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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러  두  기

1. 이 지침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에 한 해설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 진흥청  산림청 소  주요 농림축산식품사업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 본 지침서는 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수요자 측면에서 간명하게 제작되어, 

지자체 등의 사업추진과정에서 행정업무에 한 세부 인 사항 등은 별도로 

통지된 개별 사업시행지침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 지침서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 국립농산물

품질 리원 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농 ․산림조합, 한국농어 공사 지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사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시행지침의 2015년도 사업비 등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5. 이 지침서의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

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게재되어 있으며, 

개별 으로 지침서를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개별  구입에 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기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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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 해설





- 3 -

1. 기본 규 정  제 정 ․ 운 용  배 경

  □ 「농어 발 책과  농정 개  추 진 방 안 」 마 련 (’94.6)

   ㅇ WTO 체계와 본격 인 지방자치 시 의 개에 응

   ㅇ 구체  실 을 해 ’92년 착수한 농어 구조개선사업(42조원)을 

’98년까지 완료하기로 하는 한편, 

     - 「농어 특별세」를 신설하고 ’94.7월부터 10년간 15조원의 재원을 

농어 에 추가 투입 계획 수립

  □ 「농림수 산사업통 합 실 시요 령」( 훈령)  제 정 ·시행(‘94.12)

   ㅇ 재원의 효율  사용  농업인․지자체의 창의와 자율에 바탕을 

둔 상향식 농정체계 구축 추진

   ㅇ ’96.10월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을 「농림사업실시규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동 훈령에 따라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작성 배포 

       * 이후 정부조직 개편 등에 따라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08.7)으로 변경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훈령) 제정(’13.12)

   ㅇ 재정사업의 계획, 산편성, 집행, 사후 리, 환류까지를 일 하여 

체계 으로 리하도록 련 규정 통폐합 

       * ①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 ② 농림사업자 집행 리기본규정 + ③ 농림

축산식품업무 평가규정 + 운 상 미비  보완

   ㅇ 산 낭비요인을 사 에 차단하고 재원의 효율  배분, 투명성 

 공공성 강화하여 농정에 한 책임성  신뢰도 제고

   ㅇ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의 계획, 산편성, 집행, 사후 리, 환류

까지를 일 하여 체계 으로 리

     - 기본규정에 반 하기 어려운 집행․ 리 등의 사업별 특성은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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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5년도 주 요  개 정 내 용

≪ 개  정  배  경  ≫

◆ 「경제 신 3개년계획」의 보조  개  논의에 따라 농업보조  

리 체계를 검하고 보완

  ㅇ 농업보조  지역 순회 설명회(’14.2.∼3.)  장 실태 검(’14.4.∼5.) 

결과, 국고보조  부정수  종합 책(’14.12.) 등 반

  ㅇ 언론 등을 통해 나타난 부정수  사례를 검토하여 안 제시

◆ 기본규정 제정․시행(’14.1월) 이후 나타난 운 상 일부 미비  

등 보완

 가. 부당사용 제재  리 개선

  □ 부당사용을 반복한 자 등에 한 제재 강화

   ㅇ 보조  3회이상 부당사용  부당사용으로 형사처벌 확정시, 부당

사용한 보조 을 반납하지 않은 때 구 지원 제외(제28조제8항)

     - 행은 기여도 등을 고려 50/100까지 경감할 수 있으나 2회이상 

부당사용한 경우는 경감 상에서 제외(제63조제4항)

   ㅇ 부당사용과 련된 농기계 매상 등 업자는 2년간 보조사업 

참여 제한(제53조제2항)  

  □ 부 당사용  리  개 선(제63조제7항)

   ㅇ 보조 을 부당사용한 자는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등록․조회

하도록 하여 부당사용자 정보 리의 연속성 확보  실효성 제고 

     - 부정수  확인시 공문으로 계기 에 하여 련 자료의 

축   부정수 자 확인이 쉽지 않은 문제 을 보완하고, 

     -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등록 후 계기 에 통보, 자료의 축척 

 확인이 용이하게 하여 부정수 자에 한 지원 사례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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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제 한  기간 의  형 평성  제 고 (제63조제2항)

   ㅇ 동일한 사업에서 부당사용 등이 동시에 발견된 경우와 각각(서로 

다른 시 ) 발견된 경우 지원제한의 형평성 유지

       * ( 시) 100만원의 부당사용을 동시에 확인한 경우와 각각 다른 시 에서 

확인된 경우 지원 제한 
     

         ⇒ 부당사용 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1년간 지원제한하고 있으므로 지원

제한기간은 ( 행) 1년+1년=2년 → (개정) 1년  

 나. 집행  정산 체계 개선

  □ 입찰에 의한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 선정 확 (제53조제1항)

   ㅇ 지원되는 보조 이 5억원이상(단일사업은 1억원)인 시설설치  

기자재 구입 등은 지자체 입찰을 통해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와 직  계약하고 보조 을 청구하는 

행에 따른 가격 부풀리기  이를 통한 자부담 납 등 방지

       * 제도도입으로 인한 지자체 업무부담가   집행부진우려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해 진 으로 용 상 확 (’18년 이후 2억원 이상)

용 외  1. 시험연구 결과를 장에 용하는 사업

          2. 문화재 공사 등 사업특성상 보조사업자가 직  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3. 특수기계․장비 구입 등 입찰에 의한 계약에 제약이 있거나 

산낭비 요인이 되는 경우          

  □ 정해진 단가 내에서 보조 을 지원하는 표 단가제도 확산(제63조제8항)

   ㅇ 표 단가가 정립된 축사, 온실 등의 냉난방기기는 농림사업 반에 

용하도록 하여 가격 부풀리기 방지
 

  □ 회계 검사  공시 제도 도입(제53조의2제2)

    ㅇ 보조  지원액이 5억원이상인 사업은 정산시 문 회계법인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시(’18년이후 2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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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된 보조 이 지원목 에 합하게 사용되었는지 면 히 검토

하여 기존 시설을 활용한 보조  수  사례 등 비정상 행 방지

     - 부가가치세 환  등 지자체 담당자 등이 정산과정에서 겪는 

실 인 어려움 등도 경감
 

  □ 농업경 체별,  지역별 여건에 합한 지원 유도(제31조제2호)

   ㅇ 지자체 등에서 농업경 체 유형별, 발 단계별  주요 육성품목

(주산지)와의 계를 고려하여 농림사업을 지원하도록 하여 농림

사업 지원 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함

 다.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한 사후 리 효율화
 

  □ 지자체 등이 오 라인으로 작성․비치하던 보조시설 리 장을  

시스템을 통해 등록․ 리(제67조제2항) 

   ㅇ 가 어떤 시설을 어떻게 리하는지 알기 어려웠으나 주소 등 

간단한 정보만으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함

    ㅇ 지자체 등은 시스템을 통해 등록․ 리하므로 련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제고 기 (지자체 자체사업도 자료 입력  리 가능)
 

  □ 사업완료 후 사업지원 내용(사업명, 사업비 등)을 등록하게 하여 농업

경 체별 재정지원이력을 생성․축 (제67조제2항)

    ㅇ 재정지원 이력에 한 정보축 이 부족하여 복․편 지원 

논란이 지속 으로 제기, 향후 이에 한 검증․확인 가능

       (지자체 자체사업도 자료 입력  리 가능)
 

  □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 표 안을 지원내용 주에서 사후 리에  

필요한 사항까지 포함(제67조제4항, 별표7)

   ㅇ 승인없이 목 외 사용되거나 양도, 교환, 매매  담보제공 되는 등 

보조 이 지원된 재산이 보조사업자 임의로 처리 되는 사례 방지

       * 감사원 감사결과 남지역 908개 민간보조시설을 검한 결과, 88개가 

승인없이 담보제공되거나 제3자에게 소유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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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15.1.6.), ’15.7.7.�,�-�

  □ 융자  출시 조회하는 신용조사서의 연체기록을 ‘ 과거 1년’ 에서 

‘ 재 ’  기 으 로  변 경 (안 제30조제1항, 별지 제5호서식)

    ㅇ 신용조사서 발 의 완  산화*가 가능해져 융자  출처리 

효율성이 증진되고 농업경 체의 편의 증진 

       * 농 외 타행의 과거 연체기록은 별도 조회 등이 필요하지만 재 연체

기록은 즉시 확인이 가능

 라. 운 상 미비  보완

  □ 지자체에 보조하는 교육  컨설  사업은 「보조  리에 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고 보조율 50% 이하 지원(제34조제3항제1호)

   ㅇ 행은 교육  컨설  사업에 반에 하여 보조율을 50% 

이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집행실태와 상이  

  □ 사업계획을 변경한 후 해당사업에 재투자 할 수 있도록 한 부가

가치세 환 을 사업계획 수립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제53조의2)

   ㅇ 지자체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부가가치세 

환  정산  사후 리의 어려움 해소

  □ 보조  정산시 세법에 의한 격증빙 서류인 수증도 인정

하도록 하여 집행  집행 리의 효율성 제고(제53조제6항) 

  □ 공사계약을 수반하는 보조사업 정산시 공사원가  건강․연  

보험료 등 제 경비는 사후정산하도록 명시(제60조제4항)

    ㅇ 제 경비는 공사원가에 미리 반 한 후 사후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나 사후정산하지 않는 사례 빈발*

       * 감사원에서 규모 국고보조사업 감사 결과를 통해 지 하고 련 지침 

마련 등 조치 요구(’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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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고 시 제 2013 - 43 호 ( 2013 . 5.16 .)

1. 「농어업 경 체 육성  지원에 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조합법인  자본 이 1억원이상인 농조합법인

2. 「농어업 경 체 육성  지원에 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농업인 5인이상이 참여하고 자본 이 1억원이상인 농

업회사법인

   □ 담보제공 승인기 을 공동담보 제공 등 장여건에 맞게 개선

하고 양 도시 승 인 기 을  마 련 하 여  형 평성   행정 효 율 성  제 고

(제69조제2항  제3항, 별표9)

   ㅇ 담보제공 승인기 이 보조시설 심으로 되어 있으나 장에서는 

보조시설 외 토지 등과 공동담보 형태로 실행되어 이를 반

   ㅇ 담보제공  양도 재산처분 승인신청시 필요한 서식 제정

3 . 주 요  조 문  내 용  해 설

�� 용 어 에  한  설 명 (제2조 련)

  □ 생산자 단 체 등 (제2조제2호 나목 련) 

   ㅇ 「농어업ㆍ농어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

     - 「농업 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그 앙회

     -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그 앙회

     - 「엽연 생산 동조합법」에 따른 엽연 생산 동조합  앙회

     - 「수산업 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그 앙회

     - 농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매·가공 는 수출하기 하여 농어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  는 해양수산부장 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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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업 동조합법」 제11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 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 동조합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 이 설립인가한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법」 

제8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4. 「농수산물유통 가격안정에 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

축산식품부가 보조 을 지 하는 자조  조성·운  단체

5. 「축산자조 의 조성  운 에 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조활동자 을 조성·운 하는 축산단체
　

6. 자조․ 동을 목 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비법인 포함)
　

7. 「농업 동조합법(법률 제10522호)」 부칙 제6조에 따라 설립된 농

경제지주회사  그 자회사

   ㅇ 자조․ 동을 목 으로 결성된 농업인의 공동조직

   ㅇ 「농업 동조합법(법률 제10522호)」 부칙 제6조에 따라 설립된 

농 경제지주회사  그 자회사

  □ 사업부 서장 (제2조제5호 련)

   ㅇ 농림축산식품부, 청, 시도, 시군등의 과장으로서 농림축산사업의 

추진  시행에 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 농림축산식품부  청의 경우, 사업시행지침의 사업명 에 기재된 해석

기 을 의미 

  □ 사업자 리 자 (제2조제12호 련) 

   ㅇ 사업자 의 집행 리에 한 업무의 부 는 일부를 수행하는 자

로서 농림축산식품부 는 농 진흥청․산림청 외의 기  

     - 농림축산식품부 는 청이 직  집행 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사업자 과”에 해당

       * 시 : 농특회계(융자 : 농업정책보험 융원) , 농지 리기 (한국농어 공사 

기  리처), 축산발 기 (농 앙회 기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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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 과 (제2조제13호 련) 

   ㅇ 농림축산식품부 는 청의 과로서 사업자 의 집행 리에 한 

업무를 직  수행하거나 사업자 리자를 감독하는 과

       * 시 : 농특회계(융자 : 농업 융정책과, 자 한도액 배정  보조업무 : 

운 지원과), 농안기 (유통정책과), 농지 리기 (농지과), 축산

발 기 (축산정책과), 농축산경 자 (농업 융정책과)

  □ 사업주 기 (제2조제15호 련) 

   ㅇ 지원 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자  지원을 결정(융자한도액 범 안에서 

지원 상자에게 지원할 액을 확정하는 행  포함)하는 행정기 * 는 

농 앙회등*으로서 사업시행  지침에 명시된 것(제2조제15호 련)  

       * 행정기  : 농림축산식품부, 청, 농림축산식품부  청의 산하 서, 시도, 

시군등, 농업기술센터 등(읍면동은 시군등의 업무  일부를 보조하는 

기 이므로 사업주 기 이 될 수 없음) 

       * 농 앙회 등 : 농 ․산림조합 앙회, 법령에 의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

장  는 청장의 지정을 받아 사업자  융자 업무를 담당하는 기 (한국

농어 공사는 농지 리기 의 융자업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산물가격안정기 의 융자업무를 각각 담당하는 기 으로서 사업주

기 이 될 수 있음) 

�� 기본 규 정 의  용  범 (제2조, 제3조  제5조 련)

  □ 용 상 : 농림축산식품부장   소속기 장(제3조제1항) 

  □ 용사업 : 농림사업자 *이 지원된 농림축산식품사업(제2조제8호) 

       * 국고, 기 , 자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  는 

농 진흥청장․산림청장이 직 리하거나 감독권한이 있는 것

  □ 다른 규정과의 계

   ㅇ 사업자 의 집행 리에 하여 기본규정 외 개별 으로 정한 것

으로 개별규정을 따르되 사업시행지침은 제외(제2조제16호) 

       * 사업시행지침은 이 훈령과 개별규정의 범  내에서 사업추진과 련된 

사업추진과 련된 자 집행 등 상세요령을 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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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출기간이 1년 미만인 자 , 농축산경 자 , 농업경 컨설  지

원사업은 개별규정에 아래 조항에 한 특례를 정할 수 있게 함(제5

조)

☞ 출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은 수매비축 등 단기 회 성 자 이고 

농축산경 자 은 농  자체자 으로 조성된 사업자 에 정부가 그 일

부를 지원하는 등의 특수성이 있어 이 훈령에 정한 일반 인 집행 리 

기 을 용하기 어려움

     - 자부담  우선 집행(제53조제3항)

     - 매 분기말 기 으로 융자․보조 등 비율은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지원비율과 일치시켜 집행(제53조제4항)

     - 지원 상자의 신청에 의한 융자한도액 배정  출 정 액의 

확정 등 차(제56조의2)

     - 매 분기말 재 출 불가능한 융자한도액 반납(제57조제4항  제6항)

     - 회계연도 말까지 출되지 않은 융자한도액의 반납(제58조)

     - 부당사용사유 발생시의 지원 제한(제63조)

�� 유 사자  지원 제 한 (제28조제7항제3호 련)

  □ (개요) 사업집행기 은 유사자 의 경우 2회 지원시 이  지원성과를 

평가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최  3회까지만 지원

   ㅇ 재정지원이 특정 농업경 체에 복․편 지원 되는 사례 방지

  □ (유사자 의 개념) 동일한 내용의 재정지원이 동일한 상(토지, 

건축 등)에 투자되는 것  

   ㅇ 기본규정에 의한 농림사업  민간․지자체 자본보조(융자+보조

사업도 해당하며, 소모성 기자재는 제외) 성격의 사업으로 지자체, 

공공기 에 지원되는 사업 제외    

   ㅇ 사업효과를 높이기 해 보조사업이 시행된 시설에 추가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온실 등) 

   ㅇ 축산, 원  등 농업경 체별 특정 품목, 분야,에 한 체사업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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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건축, 시설, 장비 등)  부분 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체사업

상에 한 지원이 완료된 경우를 1회로 함

용 외 1. 민간․지자체 경상보조사업

         2. 사후 리기간이 경과한 민간․지자체 자본보조 성격의 사업

         3. 농축산경 자 , 농업종합자  등 단기 운 자

         4. 산지유통활성화(원물구입, 운 자  등)

         5. 동 규정이 마련된 ’14. 1. 1. 이 에 지원된 사업은 배제 

  □ 질의․답변 사례

질의내용 답변내용

ㅇ 10천㎡의 시설원  농가가 에 지 감

시설을 2011년부터 매년 2천㎡를 지원

받아 설치해 왔을 경우, 2014년 잔여

부지에 하여 보조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ㅇ 체면 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는 체

면  완료를 1회로 산정하므로 지원가능 

  - 아울러, 동 규정의 용은 기본규정이 제정된 

’14. 1. 1. 이후 지원된 농림사업을 상으로 함

ㅇ 유사자  지원제한에 시범사업 등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ㅇ 농업경 체 등이 보다 더 골고루 지원받게 

한 취지를 고려하여 시범사업역시 유자자  

지원제한의 범 에 포함하고 있음

�� � 제  경 비 의  정 산(제53조의2)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산업안 보건법｣ 제30조 제3항 

 ｢건설업 산업안 보건 리비 계상  사용기 ｣(고용노동부 고시) 

제8조 등에 따르면 공사계약을 수반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공사원가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 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

보건 리비 등 제 경비를 사후정산하도록 규정

   ㅇ 하지만 감사원의 규모 국고보조사업 등 집행실태 감사(’13.9월) 

결과, 충남 서천군 천수 어조합법인이 2,448백만 원의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설공사원가에 계상한 국민

건강보험료 등 제 경비 91,131천 원을 정산하지 않는 등 90개 

시․군에서 407개 보조사업(42.6%)의 제 경비 정산 미실시



- 13 -

���� �����	
���

근거법령
ㅇ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석유류에 한 세  면세 등에 

한 특례 규정

 ㅇ 련 규정을 기본규정에 명시하여 제 경비에 한 정산이 철 하

게 이루어지도록 유도  

⇒ ��������	��
�������������������
��������������������� ����

�� 부 가 가 치 세  환  정 산(제53조의3)

   ㅇ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정산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 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

     - 다만, 환 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 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  가능

       * 사업계획을 변경한 후 환  재투자 규정 마련(’13.7.16. 농림사업자  

집행 리 기본규정), 

       * 사업계획 수립시 당시 부터 환  재투자 규정 마련(’15.1.1)  

=  부가가치세를 환 정산하지 않을 경우 문제  =

 ▪ 부가가치세 환 에는 투자비율에 따라 지자체  보조사업자에게 

반환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나 환 을 정산하지 않을 경우 모두 

국고로 귀속 ⇒ 지자체 재정 낭비, 보조사업자의 불이익 래

 ▪ 부가가치세 환  신청 여부 등에 하여 지속 으로 리가 필요(기한 

후 신청 등 가능) 하므로 지자체의 행정력 낭비 래

   ㅇ ( 상)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한 경우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일반

과세자가 보조사업으로 시설공사, 내부설비 등을 추진한 경우

< 농업용 기자재 구입에 따른 환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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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목

ㅇ 농업용 필름, 이 , 포장상자 등 47종(규정 별표5)

 ▪ 농어업인 등이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한 기자재에 한함 (* 간이과세자
로부터 구입한 기자재는 부가세 환 상이 아니며, 간이과세자인 
공 자는 실 으로 거의 없음) 

환 신청

ㅇ 농  등 환 행자를 통해 할 세무서에 신청(다만,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는 
법인은 직  신청 가능) 

   * 환 행 수수료 : 환 세액의 100분의 5이내, 1회 1인당 5만원 이하

환 차

ㅇ 일반과세 사업자 → 농업인 : 기자재의 품목과 수량을 각각 구분하여 
표시한 세 계산서 발 (「부가가치세법」 제36조에 따른 세 계산서 
발  원칙의 외 상)

ㅇ 농업인 → 농  등 환 행자 : 기자재 구입일 는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분기말 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 행 신청 

ㅇ 농  등 환 행자 → 세무서 : 행신청기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환  신청(직  신청하는 경우도 동 기일까지 신청)

ㅇ 세무서 → 환 행자 : 환 신청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ㅇ 환 행자 → 농업인 : 환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수수료를 차감한 
잔액 지 )

보조  
반  납

ㅇ 환 세액  보조사업으로 발생한 부분에 하여 보조사업비 부담비
율에 따라 귀속 

���� ����	�
�����

근거법령 ㅇ 부가가치세법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상품목
ㅇ 보조사업으로 시행한 시설공사, 내부설비 등 기계․장치 구입 등 

체사업 내용(RPC, APC, 가공공장, 마을조성 등)

< 일반과세자인 보조사업자가 시공업자 등을 통해 

시설공사, 내부설비 등을 추진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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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신청

ㅇ 할 세무서에 직  신청

   * 보조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 한하며, 보조사업자가 간이

과세자인 경우는 부가가치세 환 상이 아님

환 차

ㅇ 보조사업자(일반과세자) → 세무서 : 과세기간  발생한 과세

표 과 납부세액 는 환 세액을 할 세무서에 신고

 ⅰ) 정신고 : 과세기간(1기 : 1.1～3.31), 2기(7.1～9.30)) 후 25일 

이내에 과세기간  발생한 과세표 과 납부세액 는 환

세액을 신고 

 ⅱ) 확정신고 : 과세기간(1기 : 1.1～6.30), 2기(7.1～12.31)) 후 25일 

이내에 과세기간  발생한 과세표 과 납부세액 는 환

세액을 신고 (* 확정신고시에는 정신고시 신고한 내역은 제외) 

ㅇ 세무서 → 보조사업자(일반과세자) : 확정신고기간 후 30일 이내 환

보조  

반  납

ㅇ 보조사업자(일반과세자)가 정신고 는 확정신고한 환 세액  

보조사업으로 발생한 부분에 하여 보조사업비 부담비율에 따라 귀속 

   * 보조사업자(일반과세자)가 보조사업 외의 매출발생으로 인해 

환 세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조사업을 분리하여 환 세액을 

산출한 후, 보조비율에 따라 귀속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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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 시 : 부가가치세 환 은 최 인 10%로 가정 >

1. 총 사업비 3,570백만원, 부가가치세 환  325백만원을 환 받지 않는 경우

 

총 사업비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정산 액

(계획/정산)
3,570 1,785 1,428 357

-

2. 총 사업비 3,570백만원, 부가가치세 환  325백만원을 환 받는 경우

 

총 사업비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정산 액

(계획)
3,570 1,785 1,428 357

총사업비 3,570 - 
부가가치세 325

(정산 액은 환  
처리방식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음)
(정산)

3,245 1,622 1,298 325

  ㅇ 부가가치세 정산 방법

구 분
국고/지방비 

반납
정산할 액 비고

1. 총사업비 내에서 사업을 

완료하고 부가가치세를 

환 받지 않는 경우

없음
당  

총사업비

부가가치세 사후환 이 가능하여 

지속  리가 필요하고, 지방비 

 자부담에 한 부가가치세 

환  반납이 이 지지 않는 등 

정산방법으로 가  지양

2. 총사업비 내에서 사업을 

완료하고 부가가치세를 

환 받는 경우

환   

보조비울 

만큼 반납

당  

총사업비-

부가가치세 

환

정산 액은 부가가치세 환  

처리방식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음

3. 부가가치세 환 분을 

총사업비에 추가한 경우

(사업계획에 반 하거나 

사업계획변경) 

없음

당  

총사업비+

부가가치세를 

활용한 

사업계획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 에 

한 투자  정산 게획을 명확

하게 제시하여 추후 부가가치세 

환 에 한 처리결과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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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가가치세 환  325백만원을 재투자 하는 경우

 

총 사업비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비고

(계획/정산) 
3,570+325

1,785+162 1,428+130 357+33
총사업비 3,570+ 

재투자 357

    * 재투자 되는 부가가치세 환  325백만원은 보조사업자가 선투자 하도록 하되,

      횐 되는 부가가치세는 보조사업자에게 액 귀속

질의내용 답변내용

ㅇ 부가가치세 환  반납시 

귀속 비율?    

ㅇ 환 된 부가가치세의 귀속은 보조사업에 실제 

투입된 사업비 비율에 따라 귀속 

  - ( 시1) 승인받은 사업비 1,000만원  보조가 

50%로써 부가가치세 91만원을 환 받았을 경우, 

환  반납액은 45.5만원

  - ( 시2) 승인받은 사업비는 1,000만원(보조 500, 

자부담 500)이나 보조사업 총 투자 액이 1,200

만원(보조 500, 자부담 700)이고 이를 근거로 

109만원의 환 이 이루어진 경우 환 액  

보조비율(5/12)에 해당하는 45.5만원 반납 조치 

ㅇ 보조사업자가 간이과세자 

는 면세사업자인 등의 

이유로 부가가치세 환 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환

처리는? 

ㅇ 련 법률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 이 발생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규정 제53조의3의 규

정은 용할 수 없음

ㅇ 사업계획변경 등 승인없이 

부가가치세 환 이 재투자

된 경우 정산가능 여부?

ㅇ 부가가치세 환 은 사업비에서 공제하거나 
사업계획에 반 하여 재투자하는 것이 원칙임

ㅇ 다만, 사  승인없이 재투자 된 경우도 재투자된 
경 , 재투자된 부분이 보조사업의 목   취지와 
부합하는 지 여부 등에 따라 지자체 등에서 정산 
검토 가능( 규모 국고보조사업 감사원 감사시
(’13.9.) 재투자된 부분은 재정산 상에서 제외)

   * 사업계획수립시부터 부가가치세 환 을 재투자 할 

수 있도록 조치(’15.1.1.)한 만큼 이  시행된 사업 주

로 제한 용 

  □ 질의․답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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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답변내용

ㅇ 보조사업자가 부가세 환 을 

해당 사업에 재투자하고 이후 

부가세 환 을 받았다면 

그  일부를 국가, 지자체에 

반환하여야 하는지?

ㅇ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으로 발생하는 부가세 환  

체를 해당 사업에 재투자하 다면, 국가 는 

지자체가 부담하여야 할 추가 사업비를 보조사

업자가 선제 으로 재투자한 것이 되므로 부가세 

환   일부를 국가 는 지자체에 반납할 

필요는 없음

�� 입 찰 에  의 한  시공 업자  등  선정 (제53조)

   ㅇ 검․경합동수사결과 등을 통해 드러난 보조  편취․횡령사례의 

부분이 시공업체 등이 사업 ․후 자부담의 일부 는 부를 

보조사업자에게 돌려주는 것

     ⇒ 이러한 행을 방지하기 해 사업주 기 이 입찰을 통해 

시공업자 등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확  추진

   ㅇ ’15년에는 지원되는 보조  규모가 5억원 이상(’18년까지 2억원

까지 확 )인 경우에 지자체 등 사업주 기 이 시공업자 등 사업

수행자 선정 추진

※ 입찰 용의 외

  1. 농작물 재배 는 가축사육 등에 한 시험연구 결과를 장에 용

하여 수행하는 시범 인 사업(공통 개발된 농자재ㆍ농기계 포함)

  2. 문화재 공사(문화재와 연계된 시설공사를 포함한다) 등 사업의 특성상 보조

사업자가 직  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3. 특수기계ㆍ장비 구입 등 입찰에 의한 계약에 제약이 있거나 산낭비 

요인이 되는 경우

  

�� 회 계 검사  공 시 제 도의  시행(제53조의2)

   ㅇ ’15년에는 지원되는 보조  규모가 5억원 이상(’18년까지 2억원

까지 확 )인 경우에 사업비 정산  보조사업자가 문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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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사용사유(제61조제3항) 도회수사유(제61조제4항)

 ㅇ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목 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ㅇ 사업비 부 는 일부를 출․

보조 으로 충당한 시설·장비 등을 

농림산업 외의 용도(농림사업과 

련되는 업에 사용할 목 으로 

지원된 경우는 지원 목  외의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사

용할 목 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업종을 변경하여 농림산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  농림산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때. 다만, 농림축산

식품부장 , 농 진흥청장, 산림

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ㅇ 계 기 에 허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ㅇ 사업주 기  는 (재)농업정책

자 리단으로부터 출 을 

회수하거나 이차보  신청 상

에서 제외하라는 통지 는 조치가 

있을 때( 출 만 해당)

ㅇ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는 계획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단될 때. 다만, 천재

지변이나 한 재해, 본인의 질병 

는 이에 하는 불가피한 사유

(이하 "천재지변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 기 의 

장이 출 을 회수하는 것이 당

하지 아니하다고 단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보조 의 경우 지원된 보조 이 액 

회수되었거나 「보조  리에 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보조사업을 인

계한 경우 는 앙 서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ㅇ 출 는 보조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개별규정에 회수 사유를 

따로 정한 경우

 ㅇ 사업주 기  는 리단으로

부터 출 을 회수하거나 이차

보 의 신청 상에서 제외하

라는 통지 는 조치가 있을 때

( 출 만 해당)

�� 재 정 지원 의  제 한 (제27조, 제61조  제63조 련)

   ㅇ 지원제한 사유(부당사용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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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제한내용

ㅇ 지원제한 상자

   (제61조제1항)

ㅇ 법인 : 법인 + 표자

  - 법인은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 으로 수행

하는 법인 등으로 해당 법인을 합병․분할․

승계한 법인을 포함

ㅇ 법인 외 : 당사자

  * 생산자단체등에 하여는 구성원 원에 하여 지원

제한하도록 하 으나, 과도한 측면이 있어 ’15년부터 

당사자에 한하여 지원을 제한하도록 조치

ㅇ 지원제한기간(제61조

제1항  제27조제8항)

 - 부당사용사유 등(부당

사 용 사 유 + 도 회 수

사유)에 해당하는 

액에 따라 지원제한

기간 설정

ㅇ 5억원 이상 : 5년

ㅇ 3억원 이상 5억원 : 4년 

ㅇ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 3년

ㅇ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2년

ㅇ 2천만원 미만 : 1년

※ 용시 유의사항

 1. 둘 이상의 사업 는 2회계연도 이상 계속지원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는 합산 액

으로 지원기간 산정

 2. 부당사용사유 등이 3회 반복되었거나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구 지원 제한

 3. 부당사용사유 등에 해당하는 액을 반납 완료시까지 

지원 제한 유지

ㅇ 지원제한의 기산일

(제63조제5항)

ㅇ 출  : 제61조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출취 기 의 통지서가 사업주 기 에 도달

된 날. 다만 제61조제2항제4호  제61조제3항

제3호의 경우는 사업주 기 이 제61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부당사용사유 등을 확인한 날

ㅇ 보조  : 보조  집행행자가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실을 확인한 날

※ 용시 유의사항 : 지원제한 기산일 이 에 이미  

진행 인 사업은 사업지원과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지원 가능. 다만, 융자 이 포함된 보조사업은 사업

주 기 과 사 에 의하여야 함

   ㅇ 지원제한의 용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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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제한내용

ㅇ 지원제한 상 사업

(제63조제1항)

ㅇ 출 ․보조  두당사용사유 등(부당사용사유+

도회수사유)이 확인된 떼에는 농림사업자 *을 

지원 제한(제63조)

   * 국고, 기 , 자 ,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

장 , 농진청장, 산림청장이 직  리하거나 감독권

한이 있는 사업자

※ 지원제한 제외 사업

 1. 다수의농업인을 상으로 하는 수 안정사업자 (계약

재배)  수매사업자  등 생산자단체에 지원되는 자

 2. 재해복구 자   

 3. 가축 방 종(의무 방 종) 등 련 법률 등에 따른 

농업경 체 등의 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자

ㅇ 지원제한자에 한 

업무처리(제63조제7항)

ㅇ 농림사업통합통합정보시스템(Agrix)에 융자 ․

보조  부정수 자 정보를 등록한 후 계기  

통보

ㅇ 보조사업자 선정시는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Agrix)를 통해 농업경 체 등록 여부, 부정수

으로 인한 지원제한 등을 반등시 확인

 - 농업경 체가 농업경 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지원 상에서 제외

  □ 질의․답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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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보조 을 교부 받았음을 이유로 

보조 의 교부결정을 취소함에 있어 

부를 취소할 것인지 일부를 취소할 

것인지 여부와  일부를 취소하려는 

경우 그 범 는

  - 보조사업의 목 과 내용, 보조 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을 

취한 동기, 보조 의 체액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 의 

비율과 교부받은 보조 을 그 조건과 

내용에 따라 사용한 비율, 보조  

지원목 과 같이 보조시설이 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개별

으로 결정하여야 한 것임

   * 법원 2005.1.28. 선고 2002두11165 결 참조

ㅇ 한, 사업비의 일부를 되돌려 받은 

경우 보조 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만큼, 시공업체로

부터 되돌려 받은 액의 환수에 있어

서는 보조 을 우선 상으로 하여야 

하며,(* 부정수 한 액의 일부를 

사업비 부담비율에 따라 보조사업자

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불합리)

  - 지원제한 기간은 상기 내용 등에 따라 

정해진 보조  교부결정 취소  환수 

액을 근거로 설정해야 할 것임

ㅇ ’15. 1. 1. 이  지원제한된 자

에게 가축 방 종(의무 방

종) 등 련 법률 등에 따른 

농업경 체 등의 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자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ㅇ 보조  부정수 으로 인하여 농림사업
지원이 제한된 경우라도 ① 재해복구
자 , ② 다수의 농업인을 상으로 
하는 수매안정사업자 (계약재배), 
③ 수매사업자  등 생산자단체에 
지원되는 자 은 외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원제한 시 에 
상 없이 상기 사업은 지원 가능 A
%aN�A��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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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제한 상 외 사업지원시 검토 

   ㅇ 온실, 축사 시설 화 등 다수의 신청자를 상으로 일부를 

선정하는 사업의 경우,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 를 한 자에 

하여는 후 순 로 지원* 검토   

      *  재배에 허용되지 않은 농약 사용, 구제역 방 백신 미 종 등 공공의 

이익을 해할 수 있는 행 를 한 자 등

     - 농어업인건강․연 보험료지원, 재해복구비 등 조건이 되면 지원

하는 농림사업은 제외

�� 농림사업정 보 시스 템 ( A g r i x ) 를  활 용 한  사업 리

   ㅇ 사업자 선정(제28조제8항  제63조제7항)

     - 농업경 체 경 정보를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지원제한 상자 

정보를 확인하여 지원제한 상자는 농림사업 지원 제한

       * 지원제한 상자인 경우에도 재해복구자 , 가축 방 종 등 제63조제항 단서

에서 정하는 사업은 지원 가능

   ㅇ 지원제한 상자 등록․조회(제63조제7항)

     - 사업주 기  등에서 보조  부정수  사례를 발한 때에는 부정

수 자 정보를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후 계기  통보

   ㅇ 사업지원이력 리(제67조제2항)
 

     - 사업비 정산 후 사업명, 사업비 등 지원이력을 등록하고 사후

리가 필요한 요재산은 리 장(’14년까지는 오 라인으로 

리하여 정보 달․확인의 효율성․정확성 제고  국민 

공개 강화)을 생성 리

※ 사업 리는 농업경 체 등록번호를 활용하여 추진(법인은 법인등록번호)
하되, 농업경 체 등록번호는 국림농산물품질 리원에서 확인 가능

 ․ 국립농산물품질 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 → 농업경 체 등록 → 

바로가기(농업경 체 등록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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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농림사업자  출 안내의 내용은 정책자  출과 련된 법령, 동 법령에 

의하여 발하는 규정, 요령, 지침 등과 융기 의 정책자  련 규정, 요령, 지침 

등의 변경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음

 가 . 출 제 도 개

   1) 출 차 : 본문 참조

   2) 신용 출  

     ㅇ 출한도 : 무보증신용 출 1,500만원, 농업인후계자자  무보증신용 출 

별도한도  1,500만원

     ㅇ 출기 의 여신 련 규정 등에 의하여 법인 출 시 보증자격 유무에

        계없이 필수 입보하는 신용 출 에 해서는 3,000만원까지 손보 가능

   3) 담보 출      

     ㅇ 주요 담보종류  출 가능 액(농 앙회 기 )     

 담보물의 종류
담보인정

비율
투기지역

 ㅇ 부동산

   - 아 트

   - 연립단독주택

   - 기계․기구(공장 당권에 한함)

   - 기타부동산(나 지)

 ㅇ ․ , 신탁의 수익

 ㅇ 보험증권

 ㅇ 신용보증서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

   - 신용보증기

   - 기술신용보증기

   - 주택 융신용보증기

   - 기타 앙본부가 인정한 

     신용보증기 이 발행한 보증서 

 65%이내

 65%이내

 30%이내

 70%이내

 90%이내

 90%이내

 100%이내

 100%이내

 100%이내

 100%이내

 100%이내

출기간 10년 이하 출인 경우 

50%이내, 6억

과 아 트의 경우 기간 계없이 

50%이내

출기간이 3년 이하 신규 출 60%이내

 * 출가능 액 : 감정평가액에서

   선순 권리 해당액을 차감한 액임

 * 투기과열지구 : 출기간이 3년 이하인

   신규 출 60%이내

   (주) 선순 권리해당액 : 선순 설정 액, 우선채권(주택외의 부동산인 경우 임차 

보증 , 주거용건물의 임차보증 , 임 채권, 조세채권 등)

     ※ 주거용건물의 임차보증 은 주택의 임 정도(미임 , 일부임 , 부임 )와 

방수에 의하여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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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  보증부 출

     ㅇ 보증부 출 취 차

[신 용 조 사  보 증 심 사]

  

농  업  인

어  업  인

양  축  인

산림경 자

①신용보증신청의뢰

②신용조사

⑤ 출실행

농․수 ․산림조합

③신용보증서
   발 의뢰

④보증서 발

신용보증기

리기

(농 앙회)

    주) 탁보증의 경우 ③,④처리과정이 융기 에서 진행  

    ◦ 보증 액별 신용조사 종류

  

 3,000만원 이하 5,000만원이하 2억원 이하 2억원 이상

간이신용조사 간이신용조사Ⅱ 약식신용조사 정식신용조사

    주) 일반보증으로서 자연인, 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기

     ◦ 보증종류

       - 일반보증 : 농어업인이 융기 으로부터 통상 으로 농어업에 필요한 자 을 

출받을 때 지원하는 보증 

       - 특례‧우 보증 : 농어업인에 한 정부의 특별 정책에 따라 선정된 보증

상자와 상자 을 간소화된 보증서 발  차를 통해  

지원하는 보증

     ◦ 보증한도(타신보 보증액 포함)

       - 개인 : 신용보증 계액 10억원

       - 법인 : 신용보증 계액 15억원



- 31 -

   나 . 출 취 시 주 요  구 비 서류

      

구 분 서  류  명

농업인
개인

사업자
법     인

비  고
신용

출
담보

출
신용

출
담보

출
신용

출
담보

출

교부

서류
ㅇ 여신거래기본약 ○ ○ ○ ○ ○ ○ 교부서식

본인

확인

서류

ㅇ 출상담  신청서

ㅇ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조)

ㅇ 법인등기부등본

ㅇ 정  는 규약

ㅇ 총회 는 이사회 의사록 사본

ㅇ 법인인감증명서

ㅇ 납세증명서 는 납세 수증

ㅇ 종합소득 액 사실증명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용 

  

출

심사

서류

ㅇ 사업계획서

ㅇ 월별공정계획표

ㅇ 최근 결산 재무제표  부속명세

ㅇ 소유재산 등기부등본

ㅇ 연 보증자격확인에 필요한 서류

△

○

○

○

△

○

△

○

○

○

△

○

○

○

○

○

○

○

○

○

담보

감정

(설정)

서류

ㅇ (토지,건물)등기부등본

ㅇ 건축물 장

ㅇ 토지 장

ㅇ 토지이용계획확인원

ㅇ 지 도

ㅇ 개별지가확인원

ㅇ 기계․기구목록(공장 당시)

ㅇ 화재공제(보험)증권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구비서류외에 상업체,담보물 등에 따라 추가로 받을 서류가 있을 수

          있음( ○ : 필수 징구서류, △ : 필요시 징구서류)

       2. 출시 채무자  연 보증인과 담보제공자는 반드시 출취 사무소에 

          직  나가 출거래약정서 등 출 계서류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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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출 에  따 른  소 요 비 용

   1) 담보물 감정평가 수수료

     ㅇ 출취 사무소 자체 평가시 농업인 등  농업인 등의 단체는

        면제. 단, 원격지 담보물의 경우 여비 등 실비는 채무자 부담임

     ㅇ 한국감정원 등 외부기  평가시는 해당기 에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2) 당권 설정비용

     ㅇ 등록세 : 설정액의 2/1,000(단, 농업인등이 조합에서 출 받는 경우는 면제)

     ㅇ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단, 농업인등이 조합에서 출 받는 경우는 면제)

     ㅇ 주택채권 매입 : 설정액의 10/1,000(단, 설정 액이 2천만원미만인

        경우와 농업인등이 농림사업자 을 출 받을 때에는 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됨)

     ㅇ 법무사 보수

       - 기본보수(건당) : 60,000원

       - 과세표 액이 1천만원을 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과 세 표  액 보   수   액

 10백만원 과 50백만원 이하    1천만원 과액의 10/10,000

 50백만원 과 1억원 이하    40,000원 + 5천만원 과액의 9 /10,000

 1억원 과 3억원 이하     85,000원 +   1억원 과액의 8 /10,000

 3억원 과 5억원 이하    245,000원 +   3억원 과액의 7 /10,000

 5억원 과 10억원 이하    385,000원 +   5억원 과액의 6 /10,000

 10억원 과 20억원 이하    685,000원 +  10억원 과액의 5 /10,000

 20억원 과 200억원 이하  1,185,000원 +  20억원 과액의 4 /10,000

 200억원 과  8,385,000원 + 200억원 과액의 1 /10,000

    주) 지역  기 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여비 등 실비 : 실제 소요된 비용

     ㅇ 일당

       ⑴ 2시간이상 4시간이내 : 50,000원

       ⑵ 4시간 과 : 100,000원

     ㅇ 등기부등본 발   열람료 등 : 등본  본 과하는 1통마다 2,000원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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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인지세(인지세법 제3조제1항 제1호)

  

   출       액 인   지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과 ～ 1 억원 이하

1 억원 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과

면제

20,000원

40,000원

70,000원

150,000원

350,000원

  ※ 농업인 등이 조합 는 앙회로부터 출 받을 때에는 5천만원까지 면제.      

     다만, 동일인의 출합계액이 5천만원 과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신용보증료(농림어업분야)

   ㅇ 보증 상자, 보증 액에 따라 차등 용

     - 개인 : 연율 0.3 % - 0.9 %

     - 법인 : 연율 0.7 % - 1.4 %

    ※ 신용도에 따라 보증율이 가감(가감보증료율 : ± 0.2 %)

 

 라 . 기  타

     사업 상자 선정, 지원한도, 지원조건  기타 출에 한 구체 인

     내용은 각종 농림수산자 출취 지침  동 요령과 농  여신 련

     제 규정에 의함 





Ⅱ.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

(훈령 제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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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153호, 2015. 1. 1.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창조행정담당 실) 044-201-1384

������

���	
�� 이 훈령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의 계획, 산편성, 집행, 

사후 리, 환류까지를 일 하여 체계 으로 리하기 해 필요한 기본 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원의 효율  배분과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하여 

농정에 한 책임성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 지원 상자에 한 지원이 

효율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 으로 한다.

��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식품사업"이라 함은 이 훈령이 정하는 기 에 따라 선정된 사업을 

말한다.

  2. "자율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자가 자율 으로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선택하여 이를 추진하고 그 결과에 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한다.

    가.「농어업ㆍ농어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나. 「농어업ㆍ농어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 자조ㆍ 동을 목 으로 결성된 농업인의 공동조직  

「농업 동조합법(법률 제10522호)」 부칙 제6조에 따라 설립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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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주회사  그 자회사(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

    다. 농림축산식품업 는 농어 과 련있는 산업에 종사하는 자연인 는 

법인(이하 "농림축산식품업 련산업종사자 등"이라 한다)

  3. "공공사업"이라 함은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 (지자체  공공

기 이 설립한 공사 는 주식회사 등을 포함한다) 등이 공공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시행하는 농림축산식품사업을 말한다.

  4. "총 부서장"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 농 진흥청ㆍ산림청(이하 "청"

이라 한다), 서울특별시ㆍ 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도"

라 한다),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군등"이라 한다)의 과단  보조기

(이하 "과장"이라 한다)으로서 이 훈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추진에 

한 업무를 총 으로 조정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5. "사업부서장"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 청, 시도, 시군등의 과장으로서 

농림축산 사업의 추진  시행에 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6. "사업시행기 "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이하 "사업시행

지침"이라 한다)상의 사업시행을 책임지는 기 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청, 

시도, 시군등, 농업 동조합(제2호에 따른 농 경제지주회사  그 자회사를 

포함. 이하 같다), 한국농어 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림조합 앙회 

등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시행을 담당하는 기 을 말한다.

  7. "농림축산심의회"라 함은「농어업ㆍ농어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농업ㆍ농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말한다.

  8. "농림사업자 "이라 함은 지원 상자에게 지원하는 국고, 기 , 자 ,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  는 농 진흥청장ㆍ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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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직  집행 리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  는 

청장에게 감독 권한이 있는 것(이하 "사업자 "이라 한다)을 말한다.

  9. "지원 상자"라 함은「농어업ㆍ농어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인, 「임업  산  진흥 진에 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임업인, 이 훈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생산자단체등, 

「농어업ㆍ농어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농림업과 

련되는 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농어업

ㆍ농어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농 과 련되

는 자로서 사업자 을 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10. "지원"이라 함은 융자, 보조, 투자, 출자, 출연,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으로 사업비의 부 는 일부를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11. "집행 리"라 함은 지원에 따른 사업자 의 배분, 지출원인행   지출의 

결정, 수표의 발행, 지 , 융자에 따른 원   이자의 수납 등의 행 (사업

자  상호간의 행 를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행 와 련된 세부 사무 

처리 차  사후 리 지침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12. "사업자 리자"라 함은 사업자 의 집행 리에 한 업무의 부 는 

일부를 수행하는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 는 청 외의 기 을 말한다.

  13. "사업자 과장"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 는 청의 과 단  보조기

(직제상 과와 같은 의 담당 을 포함하며, 이하 "과장"이라 한다)으로서 

사업자 의 집행 리에 한 업무를 직  수행하거나 사업자 리자를 

감독하는 과장을 말한다.

  14. "사업지원과장"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 는 청의 과장으로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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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지침을 작성하거나 사업에 하여 제15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 기

을 감독하는 과장을 말한다.

  15. "사업주 기 "이라 함은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상자

를 선정하여 사업자 을 지원하기로 결정(제56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른 

출 정 액의 확정을 포함한다)하는 행정기  는 제56조제1항의 규정

에 따른 농 앙회등으로서 사업시행지침에 명시된 것을 말한다.

  16. "개별규정"이라 함은 사업자 의 집행 리에 하여 이 훈령 외에 개

별 으로 세부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7. "이차보 "이라 함은 법령 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가 융기 이 농림사업 정책자 을 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보 하는 것을 말한다.

  18. "평가"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장  는 소속기 의 장이 수행하는 주요

업무에 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결과 등을 검ㆍ분석ㆍ평정

하는 것을 말한다.

  19. "주요업무"라 함은 사업부서장이 추진하는 정책, 시책  사업으로서 

총 부서장이 평가 상으로 선정한 것을 말한다.

  20. "정부업무평가"라 함은 국정운 의 능률성ㆍ효과성  책임성을 확보

하기 하여「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축산식품

부장   그 소속기 의 장이 행하는 주요정책, 재정사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1. "자체평가"라 함은 국무조정실장이 수립한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따라 

주요정책 등 각 부문별 평가 상에 하여 농림축산식품업무 자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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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의 검토ㆍ심의를 거쳐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22. "특정평가"라 함은 국무총리가 국정의 통합  리를 해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3.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한 농림축산식

품분야 국가 임사무, 국고보조사업, 주요시책 등에 하여 평가주 기

인 안 행정부장 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24. "농림축산식품사업 성과평가"라 함은 사업부서장이 주요업무의 장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말 목표 달성도를 자율평가 한 후 총 부서장에게 

그 결과를 종합평가하여 산 등에 환류하는 것을 목 으로 실시하는 평

가를 말한다.

  25. "성과 리시행계획"이라 함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6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연도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말한다.

���	������� ① 이 훈령은 농림축산식품부장   소속기 장에 

하여 용한다.

  ② 이 훈령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축산식품사업에 하여 용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그 시행에 하여 법령 는 개별규정으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모든 농림축산식품사업은 자율사업과 공공사업으로 구분하여 별표1의 

농림축산식품사업분류표에 기재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1. 농축산물 는 임산물의 가격안정을 한 수입(국제 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수매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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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부가 일시 으로 과제를 지정하여 시행하는 조사연구(조사연구의 목

이 되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특정사업과 계없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 , 생산자단체등, 농림

축산식품업 련 산업종사자 등(법인에 한한다)의 운 비의 부 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

  4. 재해 책 등 측할 수 없는 사업 는 정부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직  

집행하는 사업비

  5. 기 운 , 차액보상, 이차보  등 사업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6.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 상이 특정기 , 특정지역, 특정 농림축산식품업 

련 산업종사자 등에 한정되어 사업부서와 사업시행자간으로도 사업수행이 

가능하고 책임을 지는 사업

���	���������� !��� ① 농림축산식품부  청의 사업부서장

은 농림축산식품사업에 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총 부서장이 정하는 서식

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안을 작성하고, 이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연도(이하 "사업 정 연도"라 한다.)의 년도 11월 25일까지 농림축산

식품부의 총 부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청의 사업부서장은 사업시행지침서 작성시 농림축산

식품사업 표  로세스(별표 2)를 반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의 총 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농림축산

식품사업시행지침안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

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로 작성

하여 사업 정 연도의 년도 12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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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산하기 장ㆍ단체장, 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등, 읍ㆍ면ㆍ동장, 농업

기술센터장, 생산자단체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 총 부서장  사업부서장은 제4조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시행지침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

사업심의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청의 경우에는 자체 심의기구

로 갈음하고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총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은 사업시행지침  제6조제2항 이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총 부서장  계기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사업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사업분류표

에 기재된 사업은 이 훈령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농림축산식품사업  제3조제3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것은 농림축산식품부 

는 청의 사업부서장이 시행의 차  방법 등에 한 지침을 별도로 작성

하여 계기 에 통지하여야 한다.

�"�	#$�%�&��'(� 출 기간이 1년 미만인 자 , 농축산경 자 , 

농업경 컨설  지원사업에 하여는 제53조제3항  제4항, 제56조의2, 

제57조제4항  제6항, 제58조, 제63조의 규정에 한 특례를 개별규정에 

따로 정할 수 있다.

���)���'*�+,

�-�	��������.��+,��/0�1�23� ① 농림축산식품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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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항을 심의하기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  소속 하에 농림축산식

품사업심의 원회(이하 "심의 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 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 훈령  요사항의 개정에 한 사항

  2. 사업시행지침  신청 자격, 지원 상자 선정기  등 요사항의 변경

  3. 신규사업의 선정  그 사업시행지침의 작성에 한 사항

  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56� ① 심의 원회는 원장  부 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원으로 구성한다.

  ② 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차 이 되고, 부 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

조정실장이 되며, 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각 국장  국장  보좌기 ( 변인, 

감사 , 정책기획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청의 정책기획

  2. 농림축산식품업 련 문가로서 원장이 하는 자

�7�	.��+�����89� ① 원장은 원회를 표하고 원회 업무

를 총 한다.

  ② 부 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한다.

�:�	,��;<��� ① 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 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소집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   청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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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 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3. 제6조제2항 각 호의 심의요구가 있는 때

  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심의 원회의 회의는 재 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심의 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과 련 있는 자를 출석

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원장은 안건 심의가 긴 하거나 심의안건과 계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의 정책기획  는 제7조제2항제2호의 원은 소집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 심의 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하여 심의 원회

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총 부서장이 된다.

����	?9�+,� ① 심의 원회의 효율 인 운 을 하여 심의 원회에 

실무 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 원회는 실무 원장  실무부 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실무

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 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실무부 원장은 농

림축산식품부의 정책기획 이 된다.

  ④ 실무 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국장인 원 소속의 직제상 가장 상 과의 

장(이하 "주무과장"이라 한다)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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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실무 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하여 실무 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총 부서의 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

  ⑥ 제9조제3항  제5항의 규정은 실무 원회에 용한다.

���	@AB�+,�/0�1�23� ① 농림축산식품사업에 한 자문  

신규사업 등을 심의하기 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부서별로 문가 회

를 둔다.

  ② 문가 원회는 해당 사업부서 소 의 농림축산식품사업에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규사업 선정  그 사업시행지침의 작성에 한 사항

  2. 사업시행지침  신청자격, 지원 상자 선정기  등 요사항의 변경에 

한 사항

  3.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문에 한 사항

  4. 사업 상자별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공공사업, 3억원 이상의 자율사업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그 사업자 선정에 한 사항

  5.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AB�+,�56� ① 문가 원회는 원장  부 원장을 포함

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원장은 각 국ㆍ 장이 되고, 부 원장은 각 주무과장이 되며, 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해당 국ㆍ  소속의 과장

  2. 해당 사업부서 소  업무에 문 인 지식을 갖춘 자로서 원장이 지

명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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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89� ① 원장은 문가 원회를 소집

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 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한다.

��"�	@AB�+,�>�� 문가 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하여 간사 1인

을 두되, 간사는 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	C�%�� 제9조제3항  제5항의 사항은 문가 원회에 용한다.

��4�	DEFB�+,�/0�1�56� ① 농림축산식품업무 평가에 한 사항을 

심의하고「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

에 의한 자체평가를 해 농림축산식품업무 자체평가 원회(이하 "평가 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평가 원회는 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구성 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 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 원장은 민간 원 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 이 지명하며, 평가

원은 평가 는 농림축산식품업무와 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는 계공무원  농림축산식품부장 이  는 지명한다.

  ④ 평가 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평가 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하여 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총 부서장이 된다.

��7�	DEFB�+���89� ① 원장은 평가 원회를 표하고 평가 원회

의 업무를 총 한다.

  ② 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이 지명한 원이 그 직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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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며, 지명한 원이 없는 경우에는 원 에서 호선한다.

��:�	DEFB�+,��23� 평가 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성과 리시행계획 수립에 한 사항

  2.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자체평가계획  자체평가결과의 심의

에 한 사항

  3. 농림축산식품업무 평가제도의 개선  변경에 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업무 평가에 한 것으로서 원장이 회의에 부치

는 사항

�=�	,�� ① 평가 원회의 회의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 소집한다.

  ② 평가 원회의 회의는 원장을 포함한 재 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

회하고 출석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평가 원장은 심의사항과 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0�1�56� ① 평가 원회의 업무를 효율 으로 수행

하기 하여 소 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 원회는 소 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원으로 구

성한다.

  ③ 소 원장  소 원은 문 인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원장이 지

명하는 자로 하되, 소 원장은 원회 원 에서 정한다.

  ④ 소 원장은 소 원회를 표하고 소 원회의 업무를 총 한다.

  ⑤ 소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 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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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한다.

��	;�+,��,�� ① 소 원장은 소 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소 원회 회의는 재 소 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소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소 원회가 원회에서 의결권한을 임받아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	�+��GH� 원회  소 원회 원에 하여는 산의 범  내

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 할 수 있다.

�������������(IGJ�1�KL

���	���������KLMN��OP�1�QR� ① 시군등의 총 부서

장은 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체 공고문

의 형식에 따라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시군등의 농어업ㆍ농어   식품산업 발 계획  사업 정 연도의 자

지원계획

  2.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종류와 이에 한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3.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 , 신청방법, 자 지원 상자 선정 차

  4. 그 밖에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시장ㆍ군수등, 읍ㆍ면ㆍ동장, 농업기술센

터소장, 농업 동조합ㆍ산림조합(이하 "농업 동조합등"이라 한다.)이 다

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 게시할 경우에는 제2호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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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홈페이지에 게시

  2. 게시  게시  반상회보 등재

  ③  시군등의 총 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후 공고한 농림

축산식품사업의 주요내용에 하여 지역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농업인 등

에게 극 홍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등, 읍ㆍ면ㆍ동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 동조합 등은 사업

시행지침서의 주요내용에 하여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 등

에게 극 홍보토록 하여야 한다.

�"�	����������ST��� ① 시장ㆍ군수등, 읍ㆍ면ㆍ동장, 국립

농산물품질 리원 사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 동조합 등, 농업 동

조합 앙회지부, 한국농어 공사 지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사는 해당 

기 의 직원 에서 상담요원을 지정하여 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원은 사업의 종류  내용, 지원규모 등 농

림축산식품사업에 해서 성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	����������KL��� ①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 지원을 받

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를 시군등

의 총 부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거나, 농림

축산식품부장 이 정하는 사업에 하여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사업 정지 할 외의 시군등의 

총 부서장은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를 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사업 

정지를 할하는 시군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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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의 내용과 농림축산

식품사업신청서를 제출할 기 을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를 수한 기 의 장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검토서,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조사

서  신청자의 자 지원우선순 에 한 심사의견서를 붙여 시장ㆍ군수

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농업인 등이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3천만원 이상의 

출 이 필요한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출신청자료를 붙여야 

한다.

  ⑥ 농업인 등이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제28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사업성검토 상에 해당되는 사업일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보조사업 이력서를 붙여야 한다.

�4�	��������KLU���V2W�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는 사업

정 연도의 년도 1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선정된 사업

상자가 그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사업 정 연도 내 사업추진 가능 여부

와 산지원범  등을 감안하여 추가 사업 상자를 수시로 신청받아 지원

할 수 있다.

�7�	��������KLU�XY� ①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를 수

한 시군등의 총 부서장은 이를 시군등의 사업부서에 송부하여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한 신청서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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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액(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와 융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기 에 

사업성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1.「농 진흥법」제2조에 규정된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2. 농ㆍ축ㆍ인삼업과 련된 것은 농업 동조합

  3. 임업과 련된 것은 산림조합

  4. 제1호에서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기

  ③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한 신청서의 지원

신청 액  출 에 하여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서류로써 출취 기

에 신용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액에 해당하는 경우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출신청자료

  2. 제1호 외의 경우는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지원신청 액 등을 

기재한 신청자 명단

  ④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은 사업신청자에게 출취 기 에 출가능액을 

확인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⑤ 제2항  제3항의 사업성검토와 신용조사의 경우 시군등의 총 부서장이 

해당기 에 일 으로 의뢰할 수 있다.

  ⑥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은 융자사업의 경우, 출취 기 ( 융기 )에서 

사업성공가능성, 회수가능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하며, 검토결과를 반

하여 지원 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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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은 보조사업의 경우 공모, 장실태조사  사업성 

검토 등을 거쳐 외부 문가가 포함된 사업 상자 선정 원회를 개최하여 

사업 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각 호에 한 검토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농업경 체 등록DB, 마을DB(농산어 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FRIS

(농식품 R&D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복ㆍ편 지원 방지

  2.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정책자  내역을 확인하여 복ㆍ편

지원 방지

  3. 유사자 의 경우 2회 지원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최  3회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63조제1항 단서에서 제시된 사업

    나. 농축산경 자 , 농업종합자  등 1년 단  단기 운 자

    다. 산지유통활성화(원물구입, 운 자  등) 련 자

    라. 토양개량제와 같이 일정기간 경과 후 반복 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

업

    마.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 상이 되는 경상보조 성격의 사업 등

  ⑧ 시군 등의 사업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자 선정 상

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경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 체(농업인  농업법인) 

  2. 출  는 보조 의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되어 제63조에 따라 지원의 

제한을 3회 이상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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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출  는 보조 의 부당사용 등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4. 출  는 보조 의 부당사용사유등으로 인해 발생한 회수 상 출  

는 반납 상 출 을 모두 변제하거나 반납하지 아니한 자 

  ⑨ <삭  제>

  ⑩ <삭  제> 

�:�	��2Z[\;�������6XY� ① 제28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 이 시군등의 사업부서장  총 부서장으로부터 사업성검토를 

의뢰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업성검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성검토를 실시할 때에는 

읍ㆍ면ㆍ동  농업 동조합 등의 직원과 합동으로 지확인 는 조사 등

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지원신청 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따른 계기  직원과 합동으로 지 확인 는 조사 등을 실시하

여야 한다.

��=�	]V^_2'���K���� ① 출취 기 장은 제28조제3항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시군등의 사업부서장  총 부서장으로부터 신용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용조사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출취 기 장은 제2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신청자료를 

생략한 경우에는 신용조사서 신 불량거래자 는 출부 격자 명단을 

일  제출할 수 있다.

����	��������KLU��.��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은 제2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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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검토서와 신용조사서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시군등의 농업ㆍ농   식품산업발 계획에 반 된 자 지원계획

  2.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농업경 체 유형별ㆍ발 단계별 지원방향  당해 

시군등의 주요 육성품목(주산지)과의 합성 여부

    가. 농업경 체 유형별 지원방향 : 업농(첨단ㆍ수출 등), 소농(6차 산업

화, 규모화ㆍ공동생산 등), 세ㆍ고령농(소득안정, 복지 등)

    나. 농업경 체 발 단계별 지원방향 : 기단계(교육ㆍ훈련, 기  시설

ㆍ장비의 보조지원 등),  성장단계(규모화를 한 융자ㆍ보조지원 등), 

기업화 단계(첨단ㆍ수출농업 등 농산업 문 기업화를 한 융자지원 등)

    다. 주산지 여부 : 사업을 신청한 지원 상 품목(분야)이 당해 시군등의 

주요 육성 상(주산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시군등의 농지이용계획  면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4. 년도에 신청하 으나 산부족 등의 사유로 지원 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의 황 

  5. 시도, 시군등 는 농업 동조합등의 자체 지원계획 

  6. 시군등의 체계획과의 조화 

  7.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   순서에 합한 자

  8. 년도 사업을 추진한 결과에 따라 추가로 반 할 필요가 있는 사항

  9. 정부의 자 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 등을 지원목  외로 사용하거나 

리를 소홀히 하여 시군등의 수시 검 는 정기 합동 검에서 지 을 

받은 자의 황



- 56 -

���	D` +abc�S�d6� ①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 후, 신청자의 자 지원우선순 안을 작성하고 이를 사업성검

토서, 신용조사서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와 함께 시군등의 총 부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의 자 지원우선

순 안을 작성할 때에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자에게 

우선하여 순 를 부여할 수 있다.

  1.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경 장부 는 경 일지를 성실하게 기록한 자

  2. 농림축산식품부장 과 청장이 개별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 교육을 

이수한 자

  3. 산림청ㆍ통계청에서 시행하는 농림통계조사의 표본농림어가로써 경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한 자

  4. 한국농수산 학 졸업생  2년 이상의 장기 농림축산식품교육(농업마이

스터 학 등)을 수료한 자

  ③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의 자 지원 우선

순 안을 작성할 때에는 신청자가 자 지원 상자로 확정되기 에 이미 

취득한 재산(이미 추진된 사업실 을 포함한다)의 가액을 사업비에 포함하여 

지원 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시군등의 총 부서장은 사업부서장이 작성한 신청자의 자 지원우선순

안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 등을 붙여서 시군등의 농림축산식품심의회

(자치구의 자체 심의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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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6

����	#g�hi�e��1�2`�j5S��GJ� ① 농림축산식품부장 은 

「국가재정법」제29조  제31조에 따른 산편성지침  지출한도에 따라 

매년 5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의 다음 연도 산  기  요구안을 작성

하여 기획재정부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의 재정평가담당 은 다음 연도 산  기  요구안을 

수립하기 에 계사업 담당부서장과 의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 은 다음 연도 산  기  요구안 수립시 의견수렴

을 해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j5S�f6+�� 다음 연도 산  기  요구안 수립시 각 사업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한다.

  1. 융자사업은 다음 각 목의 기 에 따라 편성한다.

    가. 회임기간이 5년 이하 융자사업은 민간 융기 을 통한 이차보  방식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성상 재정융자사업으로 운용하는 기 사업

의 경우 외로 한다.

    나. 회임기간이 6년 이상 융자사업은 재정융자방식으로 하되, 융기

의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2. 국비-지방비 매칭사업은 지방재정력 지수(안 행정부 지방교부세 배정

기 )에 따라 국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3. 사업의 특성상 문 인 사 심의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 에 

따라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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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교육  컨설  지원 련 사업(내역사업 포함)은 경 인력과장의 사

심의를 거쳐 재정평가담당 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지원

하는 교육  컨설  련 보조사업은 「보조  리에 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1에 따라 국고보조율을 50%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ICT 련 사업(내역사업 포함)의 경우 정보화담당 의 사 심의를 

거쳐 재정평가담당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R&D 련 사업(내역사업 포함)은 과학기술정책과장의 사 심의를 

거쳐 재정평가담당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개별사업의 내역으로 정책연구용역 사업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농업

정책과장의 사 심의를 거쳐 재정평가담당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홍보 련사업(내역사업 포함)의 경우 홍보담당 의 심의를 거쳐 재정

평가담당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통계 련사업(내역사업 포함)의 경우 기획통계담당 의 사 심의를 

거쳐 재정평가담당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그 밖에 문 으로 사  심의가 필요할 경우, 재정평가담당 과 의

하여 부내 담당부서  외부기 의 사  심의를 거쳐 재정평가담당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비타당성조사 상사업, 재정수반 장기계획 의지침 상사업은 

산 요구 에 사  차 이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5. 한시  사업(일몰사업)은 원칙 로 폐지해야 한다. 단, 여건변화 등에 의해 

연장이 필요한 경우 재정평가담당 과 의하여야 한다.

  6.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가 미흡 이하인 사업은 다음 연도 산(기 )편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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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상 감액하되, 개선계획을 반드시 다음 연도 산편성시 반 하여야 

한다.

  7. 유사ㆍ 복사업은 통폐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재정평가담당

과 의하여 사업간 공동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용하는 등 통합 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한다.

  8. 실불용(집행잔액 제외)이 2년 연속된 사업은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근 3개년 실집행 수 으로 반 한다.

  9. 30억원 이상의 민간 시설사업은 총사업비의 1% 이내에서 사업계획수립 

등을 한 컨설 비용을 반 할 수 있다.

��"�	�k�������.�,�.���� ① 시군등의 농림축산심의회는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부서장  총 부서장 등이 상정한 신청자에 

한 자 지원우선순 안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를 제31조, 제32조제2항 

 제3항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등의 농림축산심

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농림축산식품사업에 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 원회의 심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시군등의 농림축산심의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하고자 할 때

에는 분과 원회(품목별 소분과 원회를 두는 경우는 해당 소분과 원회

를 말한다)의 사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림축산식품사업에 하여는 분과 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군등의 농림축산심의회의 구성원 「농어업ㆍ농어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15조제3항제2호  제4호에 정하는 자의 수가 그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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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에 미달되는 경우는 그 최 인원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시장ㆍ군수 등

이 따로 구성하는 문 심의기구의 심의로써 제1항의 심의에 갈음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군등의 총 부서장은 지원신청 액이 20

억원 이상인 경우와 시군등의 농림축산심의회가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에

는 신청자의 자 지원우선순 안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 등을 시도의 

총 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ㆍ

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문가( 문기 을 

포함한다)를 지정하여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서 제4항에 해당하는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시군등  

시도의 농림축산심의회(서울특별시  역시의 자체심의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의결로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⑥ 시군등  시도의 농림축산심의회 구성원은 심의 결과에 해 회의내용

이 공개될 때까지 비 수의무를 진다.

��-�	�k���e�KL�1�O � ① 시군등의 총 부서장은 시군등의 농

림축산식품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별로 신청자의 자 지원 우선 순

안을 조정하여 사업계획서  산요구서를 사업 정 연도의 년도 3

월 10일까지 시도의 총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군등의 총 부서장은 시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산요구서의 내용

과 신청자의 자 지원 우선 순 안  지원 정 액 등에 한 열람장소 

 기간 등을 시군등의 홈페이지, 홍보지 는 반상회보 등에 실어야 한다.

  ③ 시군등의 총 부서장은 신청인이 원할 경우 신청자의 자 지원우선순 안 

 지원 정 액, 산 는 그 밖의 사정에 따라 자 지원우선순 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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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거나 지원 정 액의 부 는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는 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하여야 한다.

��4�	�k���e�KLl�]W��i��.���� ① 시도의 총 부서장은 

시군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산신청서를 시도의 사업부서장

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의 사업부서장은 사업계획서  산신청서를 제31조, 제32조제2항 

 제3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시도의 총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도 농업ㆍ농   식품산업발 계획에 반 된 연차별 자 지원계획

  2. 농림축산식품부 는 청 외의 다른 앙행정기 의 자 지원계획 는 

시도의 자체 자 지원계획

  ③ 시도의 총 부서장은 사업별로 시군등의 사업량  소요 산의 조정안

과 신청자의 자 지원우선순 안(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를 

포함한다)을 시도 농림축산식품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④ 시도 농림축산심의회는 제31조  제3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자 지원우선순 안을 심의하여야 한다.

  ⑤ 시도의 총 부서장은 시도농림축산식품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신청자의 

자 지원우선순 를 확정하고, 사업계획서  산요구서에 사업별로 시

군등의 사업량  소요 산액을 정하여 이를 사업 정 연도의 년도 4월 10일

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는 청의 산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도의 총 부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는 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산요구서와 자 지원우선순  확정내용을 시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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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통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시도의 홍보지 등에 실을 수 

있다.

��7�	�i��e�KLl�]W�������m�no�L��.�� ① 농림축

산식품부 는 청의 산담당부서장은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산 요구서를 농림축산식품부 는 청의 사업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산요구서를 심사하여야 하며, 사업별로 시도  시군등의 

사업량과 소요 산을 조정한 후 사업별 산요구안에 시도  시군등에 

한 조정명세서를 붙여 이를 산편성기 에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

품부 는 청의 산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군등의 농업ㆍ농   식품산업발 계획  시군등의 농지이용계획에 

반 하 는지에 한 사항

  2. 다른 부서의 사업계획과 연계성

  3. 사업에 한 검  평가 결과

  4.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지에 한 사항

��:�	�me�S��p ��� ① 농림축산식품부  청의 산담당부서장

은 정부 산안(각종 기 운용계획안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이 작성되면 지

체없이 농림축산식품부  청의 사업부서장으로부터 시도  시군등의 

산배분계획안을 제출받아 사업 정 연도의 년도 10월 15일까지 시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정부 산안에 따라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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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산안을 조정하여 시군등에 배분하고 이를 사업 정 연도의 년도 11

월 15일까지 시장ㆍ군수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시도 산안에 따라 

시군등의 산안을 작성하여 사업 정 연도의 년도 12월 15일까지 사업

별 자 지원계획안을 수립하고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자

지원우선순 에 따라 자 지원 상자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포기 

는 업종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 거나 농ㆍ 림규모의 한 감

소로 인하여 자 지원의 효과를 기 하기 어렵다고 단되는 때에는 자  

지원우선순 를 변경할 수 있다.

��=�	�me���qr(I�s��1�p � 농림축산식품부  청의 산담

당부서장은 사업 정 연도의 정부 산이 확정되면 사업별로 시도  시군

등에 한 산배분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시도에 통지하여야 한

다.

����	�ie���qr(I�s��1�p � 시도지사는 제40조의 규정에 의

한 정부 산의 배분계획에 따라 사업별로 시도 산의 시군등에 한 배분

계획을 확정하여 사업 정 연도의 년도 12월 31일까지 시장ㆍ군수등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	��(I�1�D` +]tD��s�� ① 시군등의 총 부서장은 제4

1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 산의 시군등에 한 배분계획과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 지원우선순 에 따라 사업 정 연도의 1월 15일까지 사

업계획  자 지원 상자를 확정(확정권한이 시군등 외의 기 에 있는 경

우는 해당 기 이 확정한 내용을 말한다)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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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 지원 상자를 확정함에 있어 제39조제3항 단

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ㆍ군수등이 자 지원우선순 를 변경하고

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 지원우선순 의 차순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차순 자가 없을 때에는 새로 농림축산식품사업신

청서를 제출받아 제29조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자 지원우선

순 안의 선순 자

����	��(I�1�D` +]tD�s���O � ① 시군등의 총 부서장

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자 지원 상자를 확정한 때에는 

사업별 지원계획  자 지원 상자 명단을 시군등  농업 동조합 등의 

홈페이지와 홍보지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별 지원 상의 명단이 모두 확정되면 체 명단을 사

업별로 일 하여 시군등  농업 동조합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

하여야 한다.

  ② 시군등의 총 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지를 할 때에는 해당 시

군등 할구역의 농업 동조합 등, 한국농어 공사 지사 는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지사 등을 통하여 지원되는 사업도 함께 공지하여야 한다.

  ③ 시군등의 총 부서장은 최근 3년간 보조사업 수혜자  액, 보조시설

물 리 내역을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K%�����S� ① 시ㆍ도지사 는 시장ㆍ군수등은 신규로 농림

축식품산업과 련된 사업(이하"신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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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  는 청장에게 신규사업을 제

안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는 시장ㆍ군수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

야 한다.

  1. 정부의 자 지원 필요성  기 효과

  2. 이미 시행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사업과의 유사성

  3. 문가 등의 경제성 분석  지역여론

  4. 농업인 는 그 밖에 이해 계인과 의를 마쳤거나 공청회를 거친 경

우는 그 결과

  5. 법령 는 국제규범에 되는지에 한 사항

  6. 그 밖에 신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농업인 는 생산자단체 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제안서

를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농업인 는 생산자단체 등이 제안한 신규사업에 용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앙의 계통조직으로 구성된 생산자단체등

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앙조직의 장에게 제안서를 제

출할 수 있으며, 그 앙조직의 장은 타당성을 분석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

 는 청장에게  신규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해당 시군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	K%����b�j5� ①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은 신규사업

을 추진하고자 하거나 제44조제1항, 제44조제3항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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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제안이 있을 때에는 제4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타당성 분석자료에 사업추진계획

(안)을 붙여 문가 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은 문가 원회에서 신규사업의 필요성

을 인정한 때에는 사업시행기 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요자를 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여 신규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은 제1항  제2항의 차를 거쳐 신규사

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신규사업 타당성분석자료, 성과평가체계, 

평가지표 등을 반 한 사업제안서를 농림축산식품부의 총 부서장에게 제

출하여 신규사업의 선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은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 

분석결과 신규사업으로 채택하는 것이 당하지 아니하다고 단되는 경

우는 제안을 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	K%����uv��� ① 농림축산식품부의 총 부서장은 제45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사업의 선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44조제2항 각 호

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심의

원회에 상정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 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의하여 설치된 평가 원회에 상

정하여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원회가 신규사업

을 심의한 때에는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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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격상 긴 성이 있어 심의 원회

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하지 아니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원회의 심의에 갈음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총 부서장이 심의 원

회의 원장  부 원장과 의하여 신규사업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

다.

��4�	@wDA'��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은 제46조의 규정에 따

라 채택된 신규사업  사업을 완료하기 하여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500

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본 사업이 정상 으로 추진될 때까지 외부 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이하 " 임자문 제"라 한다)

��7�	�����?��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은 신규사업으로 채택

된 농림축산식품사업  사업을 완료하기 하여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50

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해당사업에 하여 

문제 을 발굴 개선하는 등 충분한 검증을 한 후 본사업을 실시하여야 한

다. 다만, 심의 원회에서 시 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도상연습으로 갈음할 

수 있다.

��:�	?x���?�� 모든 신규사업은 사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실태조

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y�z�1�����{@]|l�}~� 시도지사 는 시장ㆍ군수

등은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신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 이 따로 정하는 농업ㆍ농   식품산업발 계획 

수정보완지침에 따라 시도  시군 농업ㆍ농   식품산업발 계획에 이

를 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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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 +]tD�b�l�'W���� 신규사업의 자 지원

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사업을 제안한 

자를 선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사업채택을 확정한 즉시 제43조 규

정에 의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사업을 홍보하고, 신규사업의 채택을 확정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26조  제28조, 제35조에 정한 차를 취하여야 

한다.

�"�	C�%�� 청장은 제45조  제46조의 규정을 용한다.

�"��<�

�"��	��D`�<���+�� ① 보조 의 규모가 별표3을 과하는 시설

설치 등의 경우에는 사업주 기 이 입찰에 의한 방식으로 사업수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작물 재배 는 가축사육 등에 한 시험연구 결과를 장에 용하

여 수행하는 시범 인 사업(공통 개발된 농자재ㆍ농기계 포함)

  2. 문화재 공사(문화재와 연계된 시설공사를 포함한다) 등 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자가 직  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3. 특수기계ㆍ장비 구입 등 입찰에 의한 계약에 제약이 있거나 산낭비 

요인이 되는 경우

  ②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업수행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

터 2년간 사업수행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삭제

  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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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사업주 기 은 연간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 상자(지방자치단체를 제

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부담 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하여는 

지원 상자로 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부담 을 우선 집

행(사업주 기 의 연간사업비 이외에 사업자가 추가 투입하는 자부담

은 제외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1. 연간 사업비에 한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액은 사업 착수시 100분의 50에 해당

하는 액을 집행하고, 연간사업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

고에 따른 융자  는 보조  집행시마다 융자 과 보조 을 합한 액

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액 집행

  2. 제1호 외의 경우는 공사 종류별 는 사업 내용별 연간 자부담 액 

액을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

  ④ 사업주 기 은 자부담 에 따른 사업의 실 (세부 사업 내용 는 세

부 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ㆍ 액  노무비 등의 명세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업시행지침과 제3항ㆍ제6항  제7항의 규정에 

합하다고 단될 경우 출취 기  는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

조  집행자로 하여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 비율(자부담 비율을 제외

한다)에 따라 사업자 을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5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여 을 반납한 경우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비율을 용함에 있어 해당 액만큼 융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⑥ 사업자   자부담 의 집행은「부가가치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 70 -

따른 등록을 마친 자(이하 "사업자등록증소지자"라 한다)가 자필로 서명한 

수증, 수증, 세 계산서 는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은행통장사본 

등 융기  거래자료(이하 " 융기  거래자료"라 한다), 그 밖에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가 직  작성한 증빙에 따라야 하며, 사업주 기 (시장ㆍ군

수 등)은 사업 상자가 사업비(자부담  포함)를 액 집행하 을 경우에

는 융기  거래자료 등 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사

업자  지원 상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

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미만 는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지원과가 

액을 정한 경우 그 액의 범  내에서 농산물 공 자가 자필로 서명한 

수증 는 융기  거래자료를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직  작성한 증빙

으로 본다. 

  ⑦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의 노무

비(직  노무비에 한한다)를 지원 상자가 사업자등록증소지자 외의 자에

게 지 하고 수 인의 자필 서명을 받은 경우, 해당 증빙은 시장ㆍ군수 등

이 해당 지역의 물가 수 을 고려하여 정한 액 범  내에서 사업자등록

증소지자가 직  작성한 증빙으로 인정하되, 노무내역과 융기  거래자

료를 사업주 기 (시장ㆍ군수등)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의 1/6

의 한도 내에서 지원 상자  그 가족의 노무비도 1인에 한해 시장ㆍ군수

등 의 확인하에 지 할 수 있다.

  ⑧ 사업주 기 은 별표 4의 표 단가에 해당하는 공종, 시설, 설비 등에 

하여는 사업자 의 집행이 표 단가 내에서 집행되도록 사업계획수립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표 단가를 과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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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주 기 의 책임하에 철 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 서, 원가계산서, 타 시공사례 등)을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

여야 한다.

  ⑨ 사업주 기 은 농림사업지원 상자로 하여  리스 융을 활용하지 않

도록 하고 사업비 일부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액만큼 융

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며 사업비를 지 하여서는 아니된다. 

�"���	��D`�<��&l�]W�X�� ① 사업주 기 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의 실 과 제5

3조제6항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증거자료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여야 하

고 그 내용을 출취 기  는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  집행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기 이 제1항에 따라 사업자 집행 결과에 한 검정을 실시

하려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로 하여  회계법인에서 실시한 회계검사결과

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회계검사결과를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주 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계검

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원되는 보조 의 규모가 별표5 미만인 경우

  2. 보조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는 공공기 인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회계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할 수 있으며, 

제1항  제2항의 검정  회계검사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사업시

행지침에 따로 정할 수 있다.

�"����	mBB0���_�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 완료 후 정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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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 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되, 부가가치세 환 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

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 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 하여야 한다. 

�"��	��D`����� ① 사업자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

한 액(제57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농 앙회등에 이미 여

된 액을 제외한다)은「국가재정법」제48조제1항  제2항(다른 법률에

서 특례 규정을 정한 경우는 해당 특례 규정을 말한다)의 규정에 따라 사

업자 의 산을 담당하는 과장(이하 " 산과장"이라 한다)이 사업지원과

장의 신청을 받아 이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② 산과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을 이월하고자 할 때에는 다

음 회계연도 1월 30일까지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월한 사업자 은 이를 다시 이월할 수 없다.

�""�	�D�������� ① 융자 조건은 사업자 과장이 이를 결정 는 

변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받은 자로부터 출 기간의 연장 신청

이 있을 때에는 사업지원과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사업자 과장에게 

융자 조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하여 개별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는 사업지원

과장과 사업자 과장과의 합의를 거쳐 직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사업자 과장은 미리 사업자 의 세입을 담당하는 과장 

 산과장과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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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지원과장이 융자 조건을 변경한 때에

는 사업자 과장과 합의된 내용을 사업자 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	�D��MN� ① 융자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 리자(사업

자 리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자 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는 농업 동조합 앙회  농 은행, 산림조합 앙회, 그 밖에 법령에 의

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  는 청장의 지정을 받아 사업자 의 융자에 

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 (이하 "농 앙회등"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사업자 을 농 앙회등에 여한다.

  ② 농 앙회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 을 지원 상자에게 직  

출하거나 지역농업 동조합, 지역축산업 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 동

조합등에 재 여한다.

  ③농업 동조합 등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 여 을 지원 상자에게 

출한다.

�"-��	�DWi���q��j5��� ① 사업지원과장은 매월 다음 각 호

의 기 으로부터 사업자 의 소요 액을 악하여 사업자 과장에게 융

자한도액의 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시군등을 사업주 기 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는 해당 시군등을 할하

는 시도

  2. 제1호 외의 사업의 경우는 해당 사업의 사업주 기

  ② 시도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자 의 소요 액을 악할 때

에는 시군등으로 하여  지원 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악한 액을 제

출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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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시군등이 지원 상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을 때에는 

회계연도 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출이 가능하다

고 단되는 액을 기재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 기 이 사업자 의 소요 액을 

악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 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 기 이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

업자 의 소요 액을 악할 때에는 회계연도 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

의 다음달 말일까지 출이 가능하다고 단되는 액을 기재한 서류를 지

원 상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	�DWi���q��1�]Ve�`���s���� ① 사업자 과장

은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지원과장이 요구한 액의 범  

내에서 사업자  리자에게 융자한도액을 배정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사업지원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지원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융자 한도액  소  사업에 해

당하는 액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 에 배분하고 그 내용을 사업자 리자  농 앙회등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도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지원과장으로부터 융자한도액을 배

분받은 때에는 이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시군등에 재배분하

고 그 내용을 농 앙회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군등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배분된 융자한도액 범  내에서 지체

없이 지원 상자별로 출할 액(이하 " 출 정 액"이라 한다)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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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 확정일(이하 " 출 정 액확정일"이라 한다)  출 정 액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지원 상자  제56조제2항  제3

항의 규정에 따른 여  는 재 여 을 출하는 기 (이하 " 출취

기 "이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56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 기 이 출 정 액을 

확정하여 지원 상자  출취 기 에 통지할 때에 제4항을 용한다. 

다만, 제4항  "시군등"은 "사업주 기 "으로, "제3항"은 "제2항"으로 한

다.

  ⑥ 출취 기 이 제4항 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 기 으로부

터 출 정 액을 통지받은 때에는 이를 해당 지원 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하게 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구하여야 한다.

  ⑦ 출취 기 이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구한 후 3개월 이상 출이 실

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업주 기 에 통지하여야 한다.

�"4�	]��1�]V��?���� ① 사업자 리자는 사업지원과장으로부

터 제56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농 앙회등으로부터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제56조의3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융자한도액의 부 는 일부를 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56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확정된 출 정 액 범  내에서 

출취 기 이 그의 자 으로 미리 출을 실행한 경우로서 농 앙회등

이 그 증명서를 붙여 해당 액을 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

업자 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액을 여하여야 한다.

  ③ 출취 기 이 지원 상자에게 출을 실행할 때에는 제53조제3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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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따라 사업주 기 이 확인한 해당 사업 실 에 상응하는 액 범  

내에서 출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실 을 확인하는 것

이 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국고 리법시행

령 제40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따라서 선 을 지 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실 확인  지 사유"라 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 기 은 제56조의3제7항의 규정에 따른 출취 기 의 통지 

내용과 매 분기말 재 지원 상자의 사업 추진 상황을 종합 으로 검토하

여 제6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출 정 액을 해당 회계연

도 내에 출할 수 없다고 단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10일 이내의 

반납 기한을 정하여 농 앙회등이 해당 액에 상응하는 여 을 사업

자  리자에게 반납하도록 출취 기 (농업 동조합등에 한한다)을 

경유하여 농 앙회등에 통지하고 그 사실을 지원 상자에게 알려야 한

다.

  ⑤ 출취 기 은 매 분기말 재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가 있기 에 

제6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출 정 액을 해당 회계연도 

내에 출할 수 없다고 단되는 경우 사업주 기 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

야 하며 사업주 기 은 출취 기 으로부터 통지받은 내용을 확인한 

후 출 정 액을 해당 회계연도에 출할 수 없다고 단된 때에는 제4

항의 규정을 용하여 해당 액에 상응하는 여 이 사업자 리자에게 

반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농 앙회등이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액을 사업자 리자

에게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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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일로부터 기산하여 반납기한(반납기한 이 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

일의 일을 말한다) 까지의 기간에 하여는 반납일의 농 앙회등(

융기 에 한한다)의 1년 만기 정기  리율(약정 리율이 이보다 높

은 경우는 약정 리율을 말한다)을 용하여 계산한 액(반납의무가 있

는 기 이 융기 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액을 말한다)

  2. 반납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일까지의 기간에 하여 

농 앙회등의 여신 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 출이자

(반납의무가 있는 기 이 융기 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액

을 말한다)

  ⑦ 출취 기 은 제56조의3제4항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주 기

이 통지하는 바에 따라 융자한도액의 배정 일자별로 구분하여 출원장

을 리하여야 한다.

�"7�	,(hi���&W�]�`��}���� ① 농 앙회등은 해당 회계

연도 말까지 출되지 아니한 여 은 사업자 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출마감일 연장 는 산이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업지원과장은 사업주 기 의 요청을 받아 사업추진상황과 한 사

정변경 등을 검토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사업지원과장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출기한이 연장된 자  에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ㆍ허가 등 행정 차, 담보물권 확보, 출서류의 

비 등으로 인하여 출마감일까지 출하지 아니한 자 은 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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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다음 연도 8월 

말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업지원이 보조 과 융자 으로 이루어

진 경우 보조  이월시 동 기간까지 융자 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3. 사업지원과장은 여된 자  에 다음 회계연도 7월 1일 이후에 출

이 상되는 자 은 해당 연도말 이 에 회수하여 산이월조치를 할 수 

있다.

  4. 제1호  제2호에 따라서 출마감일을 연장할 때에는 사업지원과장이 

사업주 기   농 앙회등에 제1호의 경우 1월15일까지, 제2호의 경

우 출마감일 일까지 그 내용을 통지하고, 농 앙회등은 사업자

리자에게, 사업자 리자는 사업자 과장에게 연장결과를 통보하여

야 한다.

  ② 출취 기 은 융자한도액  해당 회계연도말(제1항 제1호  제2호 

규정에 따라 연장된 액은 출마감일) 까지 출되지 아니한 액을 별

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농 앙회등, 사업자 리자  사업주

기 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농 앙회등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여

을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출마감일이 연장된 경우에는 출마감

일로부터 10일까지 사업자 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농 앙회등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여 을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액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1. 여일부터 기산하여 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 2

0일(1월 20일 이 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일을 말한다) 는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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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제2호 규정에 따른 출마감일 경과 10일(10일이 되는 날 이

에 반납할 경우는 반납일의 일을 말한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반납일의 일까지의 기간에 하여는 반납일의 농 앙회등( 융기

에 한한다)의 1년 만기 정기  리율(약정 리율이 이보다 높을 경우

는 약정 리율을 말한다)을 용하여 계산한 액(반납 의무가 있는 기

이 융기 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액을 말한다)

  2. 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 21일 는 제1항제1호 

 제2호 규정에 따른 출마감일 경과 11일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일까지의 기간에 하여는 반납일 재 농 앙회등의 여신 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 출이자( 융기 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

정에 정한 액을 말한다)

  ⑤ 사업주 기 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지원

상자에게 해당 액을 출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	�D���m� ① 여 ( 여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의 이자는 여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다만, 개별규정에 납

부 일자를 따로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출 ( 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는 출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다만, 출취 기 이 융기 이 아니거나 

지원 상자의 요구에 따라 출취 기 이 인정하는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주기를 1년의 범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	R�`��<�� ① 법령 는 개별규정에 따라서 보조 의 교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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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지 의 권한이 있는 자(이하 "보조 집행자"라 한다)는 보조 을 다

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 사업별로 교부 결정하고 그 범  안에서 지 한다.

  1.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조 사업의 내용  보조 사업에 소요되는 경

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보조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거나 

단 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조 집행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

다는 사항

  2. 보조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는 회계연도가 종료

한 때에는 보조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를 보

조 집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항

  3.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 의 부당사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

조  교부 결정액의 부 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한 보

조 을 보조 집행자에게 반납하게 한다는 사항

  4. 보조 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업지원과가 사업시

행지침에 정하는 요한 재산에 하여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기간  

그 증감액과 재액을 명백하게 하여야 하며 보조 집행자의 승인 없이 

보조 의 교부 목 에 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거나 교환하는 

등의 행 를 할 수 없다는 사항

  5. 보조사업자는 부지확보, 인허가, 지방비 확보 등 사 차 이행을 완료

한 후에 보조 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항

  6. 그 밖에 개별규정 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하거나 사업지원과장 는 보

조  집행자가 정하는 사항

  ② 보조 은 해당 사업의 실 (사업시행지침과 제53조제6항  제7항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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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합한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지 한다. 다만, 제57조제3항 단서의 

실 확인  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미리 지 한 후 정산할 수 있다.

  ③ 보조 집행자가 보조 을 지 하고자 할 때에 이미 지 한 보조 이 있

을 경우 해당 보조 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보조 집행자는 사업주 기 으로부터 제5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보조 을 정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설산업

기본법」 제22조제7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산업안

보건법」 제30조제3항  「건설업 산업안 보건 리비 계상  사용기

」 제8조에 따라 공사계약을 수반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공사원가  국

민건강보험료ㆍ국민연 보험료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ㆍ산업안 보건 리

비 등의 제 경비는 사후정산하여야 한다.

  ⑤ 제56조의2, 제56조의3제1항  제3항의 규정은 보조 에 하여 이를 

용한다. 다만, 용 규정  "융자한도액"은 "보조한도액"으로 하고, 제56

조의2제3항  " 출"은 "지 "으로 하며,  제56조의3제2항  "농 앙회

등"을 삭제한다.

�-��	]V`��,G�1���R@`��KL���� ① 출취 기 은 여신 

계 규정( 출과 련된 약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상자의 출 ( 출 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항에

서 같다)의 사용 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출취 기 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이하 "부당사용사유"라 한다)를 확인한 때에는 부당사용사유  

부당 사용의 개시일을 농 앙회등, 사업주 기   사업자 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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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통지하고 해당 출 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차보  사업의 경우 이차

보 의 신청 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출 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목 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사업비의 부 는 일부를 출 으로 충당한 시설ㆍ장비 등을 농림산

업 외의 용도(농림사업과 련되는 업에 사용할 목 으로 지원된 경우는 

지원 목  외의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사용할 목 으로 형질을 변

경하거나, 업종을 변경하여 농림산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으로 하여  농림산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때

  3. 계 기 에 허  자료를 제출하여 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4. 제5항  제68조의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주 기  는 농업정책

보험 융원(이하 "농 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출 을 회수하거나 이차

보 의 신청 상에서 제외하라는 통지 는 조치가 있을 때

  ③ 출취 기 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이하 " 도회수 사유"라 한다)를 확인한 때에는 도회수 사유  

도회수 개시일을 농 앙회등, 사업주 기   사업자 리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출 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차보  사업의 경우 이차보

의 신청 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부도, 폐ㆍ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는 계획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단될 때. 다만, 천재

지변이나 한 재해, 본인의 질병 는 이에 하는 불가피한 사유(이하 

"천재지변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 기 의 장이 출

을 회수하는 것이 당하지 아니하다고 단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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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2. 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개별규정에 회수 사유를 따로 정한 경우

  3. 제5항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주 기  는 농 원으로

부터 출 을 회수하거나 이차보 의 신청 상에서 제외하라는 통지 

는 조치가 있을 때

  ④ 출취 기 이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출 을 회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날부터 기산하여 회수일의 일까지의 기간

에 하여 회수일의 출취 기 ( 융기 에 한한다)의 여신 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 출 이자( 융기 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

에 정한 액을 말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출일

  2. 제2항제1호  제2호, 제3항제1호  제2호의 경우로서 사업주 기  

는 출취 기 이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는 부당 사용의 개시일 

는 도회수사유 발생일(이하 "부당사용의 개시일  등"이라한다) 다만, 

부당 사용의 개시일 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주 기  는 

출취 기 이 부당사용사유 는 도회수사유(이하 "부당사용사유 등"

이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

  3. 제1호  제2호 외의 경우는 출취 기 의 여신 계규정에 정한 기

한의 다음 날

  ⑤ 사업주 기 은 지원 상자의 출 ( 출 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

한다)의 사용실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부당사용사유 등을 확인한 

때에는 출취 기 으로 하여  제4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부당사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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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해당하는 출 을 회수할 것을 명하고, 이차보 사업의 경우 이차보

의 신청 상에서 제외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 ① 농 앙회등이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출취 기 으로부터 출 의 부당사용 통지를 받은 때에는 출취 기

이 여신 계 규정에 정한 의무를 제 로 이행하 는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한까지 그에 상응하는 여 을 사업자 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출취 기 이 여신 계 규정에 정한 의무를 제 로 이행하지 아니하

다고 단될 경우는 부당사용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는 부당사용 사실을 통지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이내

  ② 농 앙회등이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취 기 으로부터 도

회수 통지를 받은 출 에 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여 을 도회수 개시일

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자 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농 앙회등이 제1항 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여 을 반납할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통지 받은 날로부터 반납기한까지는 농 앙회등의 1년 만기 정기  

리율(반납의무가 있는 기 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액을 말

한다)

  2. 반납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 일까지의 기간에 하여는 농

앙회등의 여신 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 출이자(반

납의무가 있는 기 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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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보조 집행자는 지원 상자의 보조 (보조 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

한다) 사용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부당사용사유 등을 확인한 

때에는 확인일자ㆍ사유ㆍ 액  회수기한 등을 명기한 확인서를 당사자

에게 통지하고 해당 보조 을 회수하여 사업자  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업주 기 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당사용사유 등의 경우 제61조제2항제1호 부터 

제3호  제61조제3항제1호ㆍ제2호의 규정을 용한다. 다만, 이 경우 "

출 "은 "보조 "으로 하고, " 출"은 "보조"로 한다.

�-��	 +���W� ① 출  는 보조 의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당사자(법인의 경우 그 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

질 으로 수행하는 법인 등으로 해당 법인을 합병ㆍ분할ㆍ승계한 법인을 

포함한다)에 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간이 

긴 것을 말한다)동안 사업자 을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수의 농업

인을 상으로 하는 수 안정사업자 (계약재배), 수매사업자  등 생산자

단체에 지원되는 자 , 재해복구 자   가축 방 종(의무 방 종) 등 

련 법률 등에 따른 농업경 체 등의 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자 에 하여는 

외로 할 수 있다.

  1. 부당사용사유 등의 액이 5억원 이상인 때 : 5년

  2. 부당사용사유 등의 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 : 4년

  3. 부당사용사유 등의 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때 : 3년

  4. 부당사용사유 등의 액이 2천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 2년

  5. 부당사용사유 등의 액이 2천만원 미만인 때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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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둘 이상의 사업 는 2 회계연도 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사업에서 부당

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 당사자에 하여 제1항 각 호의 액은 해당 

사업별 액을 합산한 액으로 한다.

  ③ 지방비  자부담  등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는 사업자 의 출   보조 을 합산한 액의 범  내에서 해당 

부당사용사유 등의 액을 사업자 의 부당사용사유 등의 액으로 한다.

  ④ 사업주 기 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

하는 때에는 지원제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이 2회 이상 반복된 때에는 지원제한기간 단축 상에서 제외한다.

  1. 제61조제2항에 따른 부당사용사유에 해서는 련 분야에의 기여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제한 기간을 100분의 50의 범  안에서 단축할 수 있다.

  2. 제61조제3항에 따른 도회수사유에 하여는 지원의 제한기간을 100분

의 50으로 단축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제한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출 의 경우는 제61조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출취 기 의 

통지서가 사업주 기 에 도달된 날(다만, 제61조제2항제4호  제61조

제3항제3호의 경우는 사업주 기 이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부당

사용사유 등을 확인한 날을 말한다)

  2. 보조 의 경우는 보조 집행자가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실을 확인

한 날

  ⑥ 제5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제한 기산일 이 에 이미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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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결정으로 시설물 설치공사가 착공되어 진행 인 사업은 사업지원과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융자 이 포함된 보조사업은 

사업주 기 과 사 에 의하여야 한다.

  ⑦ 사업주 기 이 제1항  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원 상자에 한 지원

을 제한하기로 한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는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 는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지원제한기간의 개시  종료 연월일, 지원하지 아니

하는 사유 등을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에 등재한 후 당사자ㆍ사업

자 과장ㆍ사업지원과장ㆍ농 앙회등ㆍ 출취 기 ㆍ보조 집행자  

농림축산식품부장 (농업 융정책과장  재정평가담당 을 말한다) 등 

계기 에 통지하여야 한다.

�-��������������'*

�-��	�~�m��2���� ① 시장ㆍ군수등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경 장부를 기록

하여 사업장에 비치하게 하고, 사업자로 하여  사업의 진행상황과 경 성과 

등을 분석토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자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액이 3천만

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는 해당 사업자에 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경 일지에 수입  지출상황을 기록하게 할 수 있다.

�-"�	����������X�1�FB� ① 농림축산식품부  청의 사업부

서장은 농림축산식품사업 표 로세스에 따른 사업이행  검을 연 3

회 이상 실시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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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농림축산식품부  청의 사업부서장은 이 훈령에 따라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 은 농림축산식품사업 효율성  사업성과 제고를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진하는 농림축산식품사업에 해 집행부진 

는 부당행  등에 한 사업이행 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산편성, 지

방자치단체평가 등에 반 할 수 있다.

�--�	���������� ��� 시장ㆍ군수등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 

보조사업의 폐지승인을 얻은 때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결산을 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다음 월 10일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시

군등의 결산서를 근거로 시도의 결산을 하여 다음 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

품부  청의 사업담당 부서장에게 결산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4�	����'*|w��� ① 농림축산식품사업의 리책임은 법령 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있다.

  ②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은 정부의 자 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ㆍ설비ㆍ

장비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효율 으로 리하기 하여 리책임

자를 지정하고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리 장  지원

이력을 등록ㆍ 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등은 지원 액이 3천만원 미만

인 시설등에 하여는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  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고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된 리 장에 한 검ㆍ보

완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시군농업기술센터가 사업주 기 인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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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에는 별표7의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표

안에 의한 표지를 시설등의 입구ㆍ몸체 는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견고

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안 리에 해가 된다고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은 정부의 자 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등을 지원

목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해 수시로 확인ㆍ 검을 실시하고, 

매년 1회 농업 동조합 등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검토에 참여한 기

 등과 함께 합동 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사업의 계획과 집행  사후 리 업무에 참여한 농림축산

식품부, 청, 시도, 시군등의 공무원과 농업 동조합등( 앙회를 포함한다)

의 임직원은 모든 련 자료에 실명을 표기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7�	X��1���'*� i� ① 농림축산식품부장 은 농림사업자 의 

검사  사후 리 지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일반회계, 농어 구조개선특별회계 융자사업  

이차보 사업 등에 하여 검사업무를 농 원에 탁할 수 있다.

  ③ 농 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탁받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에서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  제61조제3항제1호ㆍ제2호의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출취 기 에 하여 출 을 회수토록 하고, 이차보  

사업의 경우 이차보 의 신청 상에서 제외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④ 농 원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  회수 는 이차보 의 신청

상에서 제외 조치를 한 때에는 조치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달 말일 이내에 

조치한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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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① 보조  집행자는 보조사업자가 보조 으로 취

득한 요재산에 하여는 사업지원과장이 별표8의 기 에 따라 사업시행

지침 등에 정한 기간 에는 앙 서의 장의 승인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의 행 를 할 수 없도록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장비 

등 리 장을 공시하는 등 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가 보조 으로 취득한 요재산을 보조 의 교부 목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여,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 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   청장에게 승인

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 으로 취득

한 요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하여 승인 요청하 거나 보조 으로 취

득한 요재산을 사후 리기간 내에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9의 

보조 으로 취득한 요재산 처분 기 에 따라 보조  환수를 결정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4=�	<��X�1���'*� ①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분기 1회 

이상 집행부진사업에 하여 집행실   애로요인을 검하고 해결방안

을 마련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업정책자  부정수령 방을 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농업정책

자  부당수령 신고  개선방안 수센터를 운 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보조사업의 경우 분기별 1회 집행 검을 

실시하고, 부당수령 신고가 있는 사업의 경우 수시로 장확인을 실시하여

야 하며, 확인결과에 따라 보조  회수, 련자 처벌, 향후 지원제한 등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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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FB�1���

�4��	FB��+�� 평가는 객 성, 신뢰성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4�	DEFB(I��GJ� 총 부서장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5조

에 따라 해당 연도의 자체평가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

하고, 매년 4월 말까지 사업부서장과 정부업무평가 원회에 통지하여야 한

다.

  1. 해당 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자체평가의 기본방향에 한 사항

  2. 자체평가 상, 차, 방법에 한 사항

  3. 원회  소 원회 등의 구성ㆍ운 에 한 사항

  4. 그 밖에 국무조정실장 등이 포함토록 권고한 사항

�4��	DEFB��]tb�� 총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평가부문별 선정

기 에 따라 평가 상을 선정한다.

  1. 주요정책 : 해당 연도 성과 리시행계획상 주요정책부문의 리과제

  2. 재정사업 : 해당 연도 성과 리시행계획상 재정사업 부문의 리과제  

기획재정부장 과 의를 거쳐 확정된 리과제

  3. 그 밖 : 정책과 서비스 수 에 향을 주는 조직, 인사부문 등으로 「정

부업무평가 기본법」제11조에 따른 평가총 련기 의 평가지침 용

�4��	DEFB����� ① 사업부서장은 자체평가지표별로 평정근거를 기

술하여 자통합평가시스템 등을 통해 총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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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총 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자체평가 

소 원회에 회부한다.

  ③ 자체평가 소 원회는 제2항의 평가자료를 검토하여 평가서를 작성한 

후 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④ 원회는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여 자체평가결과를 확정한다.

  ⑤ 총 부서장은 년도 주요정책 등에 한 자체평가결과를 정부업무평

가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MD0�E���FB� 총 부서장  사업부서장은 안 행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축산식품분야 평가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평가

지표 개발  수정ㆍ보완 등에 극 조하여야 한다.

�4-�	��FB� ① 총 부서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의 각 평가 상부

문에 해당하는 평가 상을 국무조정실과 의하여 선정한다.

  ② 사업부서장은 평가지표별로 평정근거를 기술하여 자통합평가시스템 

등을 통해 총 부서장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 부서장  사업부서장은 국무조정실장이 실시하는 국민만족도 조사에 

조하여야 한다.

�44�	��� 총 부서장은 효과 인 정부업무평가를 해 연 1회 이상 사업

부서에 한 교육을 실시하고, 소요되는 정비용은 산에 반 할 수 있다.

�47�	�������� 이외 정부업무평가와 련된 사항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8조에 따라 수립된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에 따른다.

�4:�	FB(I��GJ� 총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년도

에 추진한 주요사업에 한 평가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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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가개요

  2. 평가의 실시방향

  3. 평가의 상, 기 , 방법  차

  4. 성과평가보고서 작성양식  원칙

  5. 그 밖에 총 부서에서 정하는 사항

�7=�	FB��]tb�� 총 부서장은 정부업무평가 상사업을 감안하여 

매년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선정하여 평가하되, 

경상비 등 평가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할 수 있다.

�7��	��\��1� ��X� ① 사업부서장은 이 훈령에 따라 작성된 사

업시행지침서에서 제시한 목표의 달성도  로세스의 정성 여부에 해 

정기 으로 모니터링  장 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장 심, 성과 심으로 개별사업을 매년 

평가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고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시 반 하여야 한다.

  ③ 매년 2∼4월  사업담당자가 장 검을 실시하여 사업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연도 산신청시 검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단 로 장 검 원회(외부 원 포함, 국장이 원장)를 구성하여 

주요사업군 3∼5개에 해 장 검토론회를 실시하고, 실시결과를 재정

평가담당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mU��D¡FB� ① 사업부서장은 매년 12월 말을 기 으로 소  

주요사업에 해 자율평가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장은 총 부서장이 성과평가를 해 사업 이행 검  자율평가 

결과를 요청할 경우에는 극 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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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mU��FB� ① 총 부서장은 사업부서의 자율평가  장 검 

결과 등을 토 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 에 따라 사업별 평가등 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별 성과목표 달성정도

    가. 계획 : 사업시행지침서, 성과 리시행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치

    나. 실  : 사업을 통해 도달한 수 에 한 실제 측정치

  2. 제1호에 따른 목표 달성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의 5단계 등 으로 구분

  ② 총 부서장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평가등  등을 토 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성과평가보고서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업무개선  안제시

    가. 정책ㆍ시책  사업의 목표 조정

    나. 정책ㆍ시책  사업의 목표달성을 한 정책수단 등의 조정

    다. 정책목표의 달성  효과성 제고를 한 안의 제시

    라. 그 밖에 총 부서장이 정하는 사항

  2. 산편성방향 제시

    가. 증액 : 사업이 계획 로 추진되어 평가등 이 우수이상이며, 사업의 

효과성이나 시책  정책기여도가 높다고 단되는 사업

    나. 수  유지 : 사업이 계획 로 추진되어 평가등 이 보통 이상이며, 

사업의 효과성  정책기여도가 보통 정도라고 단되는 사업

    다. 감액 : 사업이 계획 로 추진되지 못하여 평가등 이 미흡 이하이며, 

정책의 효과성이나 시책  정책기여도가 낮다고 단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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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통폐합ㆍ폐지 : 사업의 목표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정책기여도가 히 

낮은 사업, 사업목 을 이미 달성한 것으로 단되는 사업(사업의 체

가능성, 정책수요자 등을 고려하여 통합, 즉시폐지, 단계  폐지로 구분)

  ③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에 해서

는 사업의 효과성이나 정책기여도를 감안하여 산편성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7��	FB�&S��pR�1���mU����£��� ① 총 부서장은 성

과평가보고서안을 매년 4월 30일까지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업부서장은 7일 내에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총 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사업부서장의 의견이 타당

하다고 단되는 경우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7"�	FB�&�RP� ① 총 부서장은 원회에 농림축산식품사업 성과평

가 결과를 5월 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원회는 총 부서장이 제출한 성과평가보고서안을 토 로 평가결과의 

정성 등에 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7-�	FB�&��pR�1���mU���9� ① 총 부서장은 제83조  

제84조의 사항 등을 반 하여 평가결과를 최종확정하고, 사업부서장 등에

게 평가결과를 5월 2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사업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4주 이

내에 제84조제2항의 업무개선  안제시에 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 부서장은 사업부서에 조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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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장 검을 할 수 있다.

�74�	FB�&��O¤� ① 농림축산식품부장 은 정부업무평가  농림축

산식품사업 성과평가결과를 외부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공공

기 의정보공개에 한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상정보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의한 평가결과의 공개는 홈페이지 게시, 책자발간 등 농업인이

나 국민이 알기 쉬운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77�	FB�&��e�y¥����}~� ① 사업부서장은 정부업무평가  

농림축산식품사업 성과평가결과에서 제기된 문제 과 개선방안 등을 다음

연도 성과 리시행계획, 산편성 등에 극 반 하여야 한다.

  ② 성과ㆍ인사담당 부서장은 정부업무 평가결과를 부서성과, 개인성과 등

에 반 하고 인사  성과  지 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산부서장은 재정부문 정부업무평가  농림축산식품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산 요구시 반 하고, 그 결과를 매년 7월 30일까지 총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FB�&l�¦$�Rt��� ①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 , 사업부서장 

는 담당자에게는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과정 는 성과평가결과가 부진한 사업에 해 

련 부서장은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7��R�

�:=�	D` +?���O¤� 농림축산식품부장 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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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확정된 자 지원 상자별 자 지원실 을 시장ㆍ군수등으로 하여  제

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홍보매체 는 농업인 등에 한 교육자료 등을 

통하여 공개하게 할 수 있다.

�:��	��N¥�� +j��1���'*2C� 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

인을 자 지원 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별표 10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사후 리기 에 합하여야 한다.

�:�	�m��]��1�<�'*� ①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등(농업

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라서 설립된 것으로서 법인에 한한다.),「공공기

리기본법」에 따른 공공기 , 공공기 이 설립한 회사, 그 밖에 정부 

사업(손익이 사업자 에 귀속되거나, 사업비의 부를 지원하거나, 공공성

이 강하여 이를 정부가 시행하지 아니하면 련 분야의 발 에 심한 지장

이 있다고 사업시행지침에 명시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행할 목

으로 설립된 법인은 제61조  제6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② 사업자 과장은 사업자 의 효과 인 집행 리를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한 산 처리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직  시행하거나 사업자

리자  농 앙회등으로 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출취 기 이 출 정 액을 지원 상자에게 출하는 시 에 맞추

어 사업자 리자가 사업자 을 농 앙회등에 여하는 방안

  2. 지원 상자별 사업자 의 집행 실   사용 실태를 계 기 이 컴퓨

터 단말기를 통하여 상시 검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③ 출취 기 이 제57조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출을 실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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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와 보조 집행자가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보조 을 교부 결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 의 지원 내용을 이 훈령 제90조의 규정에 따른 공개

를 하더라도 그에 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서류를 지원

상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 규 등의 발령  리에 한 규정」( 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

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23일

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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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류  분 류
세 부 사 업 명

자   율 공   공

합  계 ( 7 0) ( 52) ( 18 )

[식량분 야  10] ( 6 ) ( 4)

Ⅰ. 생산기반확충 농지규모화사업

경 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해외농업개발(융자)사업

농기계임 사업

Ⅱ. 생산  유통 

개선
고품질 유통활성화사업

들녘경 체육성사업

농작물병해충 찰․방제사업

밭식량작물산업육성사업

[원 ․식품분야  18] ( 17) ( 1)

Ⅰ. 생산  유통 

개선
농산물공동출하확 지원사업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

농산물마 지원사업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소비자참여형직거래활성화사업

소비지유통활성화사업

농산물자조 지원사업

[별표1 : 제3조제3항 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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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류  분 류
세 부 사 업 명

자   율 공   공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

첨단온실신축지원사업

농업에 지이용효율화사업

식품․외식종합자 사업

통발효식품육성지원사업

학교 식지원센터운 활성화사업

기능성양잠산물종합단지조성사업

농산물우수 리제도운 사업

Ⅱ. 과수생산   

유통개선
원 시설 화사업

과실 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과원규모화사업

[임 업  산  
분 야  7 ]

( 6) ( 1)

Ⅰ. 생산  유통 

개선
산림경 계획작성사업

산림사업종합자 지원사업

산림소득증 사업

산림바이오매스확충사업

백두 간주민소득지원사업

임산물수출사업

Ⅱ. 산림자원조성 조림․숲 가꾸기사업

[농 개발분야 22] ( 15) ( 7 )



- 101 -

 분 류  분 류
세 부 사 업 명

자   율 공   공

Ⅰ. 생산  유통 개선 친 환 경 농자 재 지원 사업

(유기질비료지원·토양개량제지원)

농업자 이차보 사업

Ⅱ. 기술개발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신기술보 사업

Ⅲ. 인력육성 농업경 컨설 사업

귀농농업창업  주택구입지원사업

농 출 신 학 생학 자 지원
(융자)사업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

후 계 농업경 인 육 성 사업

Ⅳ. 소득보 소득등보 직 지불제

경 이양직 지불제

친환경농업직 지불제

경 보 직 지불제

밭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농어업인건강‧연 보험료지원사업

농업안 보건센터지정‧운 사업

농 업 인 자 녀 농 업 후 계 인 력
장학 지원사업

Ⅴ. 소득원개발  
생활환경개선

농어 휴양자원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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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류  분 류
세 부 사 업 명

자   율 공   공

농 보육여건개선사업

농 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사업

농 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

[축산분 야  10] ( 8 ) ( 2)

Ⅰ. 사육기반확충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축 산 물 수 리 사 업

(송아지생산안정사업)

Ⅱ. 생산  유통 개선 축사시설 화사업

축산경 종합자 사업

축산자조 지원사업

한우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축산 련종사자교육사업

[지특회계분야 3] ( 0) ( 3 )

농 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일반농산어 개발사업

지역 략식품산업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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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 제4조제2항 련]

�������	��������

분류 로세스 주 시 기 주요내용

기 단계

수요조사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년도 

4월

 ·지자체는 사업시행 수요조사 실시

 ·조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송부

산요구
농림축산

식품부

년도 

5월

 ·조사물량을 산요구안에 반

 ·기획재정부에 산 요구

산확정
농림축산

식품부

년도 

12월
 ·사업시행 산 확정  통보

계획단계

사업지침

시달

농림축산

식품부

년도 

12월

 ·사업시행에 필요한 지침 시달( 산

규모등)

사업신청 사업 상자
당년도 

2월

 ·지자체의 사업홍보

 ·사업 상자는 사업기 에 신청

사업자

선정

농림축산

식품부

지자체

당년도 

2월

 ·사업자 선정기 은 지원규모, 조건  

합여부를 단하여 선정(사업비 배정)

추진단계

세부계획

수립
사업 상자

당년도 

4월

 ·실제 사업시행을 한 세부계획 수립 

보고  승인

사업시행 사업 상자
당년도 

12월
 ·사업 추진

자 배정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당년도 

9월
 ·분기별 는 일  자 배정

리단계

이행 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당년도 

10월

 ·사업시행  감독기  모니터링 

여부, 보조  환수조치 등

성과 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당년도 

12월
 ·사업 성과지표 달성여부 단

사업평가
농림축산

식품부

익년도 

3월
 ·사업에 한 반 인 평가

환  류
농림축산

식품부

익년도 

4월
 ·평가결과 환류( 산편성방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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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 제53조제1항 련]

������� !��	"�#$�
�

�%&

(단  : 백만원)

년 도 복합사업** 단일사업***

2015 500 100

2016 400  80

2017 300  60

2018이후 200  50

 

 *   보조  : 제53조제1항의 용에 있어서는 국가 보조 , 지방자치단체 보조  등을 

모두 합산

 **  복합사업 : 토목, 건축, 기, 기계 등이 종합 으로 지원되는 시설 설치사업

 *** 단일사업 : 농기자재 구매 등 단일품목 구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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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 단가 내역

냉 난 방 

시설

 < 에 지 감 시설  설 치  지원 사업>

구분 단가(㎡) 지원내용

다겹보온

커튼

수평권취식
13천원

이하

◦ 수 분 흡 수  방 지를  한  코  

보 온 재 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보온커튼

  - 단, 온성 작물 는 제주도 

등 품목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체가 가능할 

경우 지자체장이 종합 으로 단

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지원 가능

◦ 보온자재(항온법 기  보온율 

70% 이상)

◦ 알루미늄스크린의 겹수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재료를 사용한 다층 보온

커튼은 보온율(항온법 기  보온율 

55% 이상)

 ＊ 보온효과 향상을 해 보온율은 진 으로 강화

인식

외부권취식

11천원

이하

알루미늄 

스크린

11천원

이하
◦ 보온율(항온법 기 ) 42% 이상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5천원

이하

◦ 순환식의 경우만 지원하며, 일반 

비순환식 수막시설은 지원 상에

서 제외

열회수형 환기장치 ◦ 열회수형 환기장치 개별지원

자동 보온덮개 2.5천원

이하

◦ 작물별·시설별 특성에 맞는 자동 

보온덮개, 배기열 회수장치 지원배기열 회수장치

     

 

     * 검증된 장비의 구매, 사후 리 보장 등을 해서 한국농기계공업 동조합 품질보증 제품 사용

     * 보온자재의 열효율 측정은 공인시험기 의 자료 활용

[별표4 : 제53조제5항 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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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 단가 내역

 < 공 기열 냉 난 방 시설  설 치  지원 사업>

  ○ 지원 사업비는 지역별 최 온도와 시설특성을 감안하여 산출된 시설부하용량

(kW)에 따라 지원

    - 시설특성은 재배작물 온도조건  필요온도를 검토

    - 사업비 : 시설부하용량(kW)× 용단가

설비형식 용단가(천원/kW)

공기-공기(공 ) 617

공기-물(공 ) 865  

     * 신청 시설부하용량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 부하용량의 90% 용량까지 지원

 < 지열‧지 열  냉 난방 시설,  폐 열 재 이 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 지열 냉난방시설 : 지원 사업비는 지역별 최 온도와 시설특성을 감안, 

산출된 시설부하용량(kW)에 따라 지원

    - 시설특성은 재배작물 온도조건, 양계, 양돈 필요 온도를 검토

    - 사업비 : 시설부하용량(kW)× 용단가

설비형식 용단가(천원/kW)

수직 폐형 1,638

수평 폐형 1,260

개방형(SCW형) 1,508

     * 신청 시설부하용량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 부하용량의 90% 용량까지 지원

     * 용단가를 반 한 사업비 한도를 과하거나 사업 상자의 요구로 추가 사업비 발생시, 

과분은 사업자 자부담으로 시행

  ○ 지 열 냉난방시설 : 880천원/kW

    - 사업비 : 시설부하용량(kW)× 용단가
     * 신청 시설부하용량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 부하용량의 90%까지 지원

  ○ 폐열 재이용시설 : 1,250백만원/ha

    - 사업비 : 설치면 (ha) × 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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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 단가 내역

 < 목 재 펠릿난 방 기 설 치  지원 사업>

구분
단가(천원/66

1㎡)
열효율 설치비 지원 내용

온수형 3,000
80% 

이상

◦ 온실외부

  - 연료 장탱크, 기계장치 

연결밸 , 기배선, 인건

비, 축열탱크(필요시) 

◦ 온실내부

  - 수분배기(헤더), 배 , 

팬코일, 송풍기, 온도센

서, 순환모터

온풍형 1,500
70% 

이상

◦ 온실외부
  - 연료 장탱크, 기계장치 연결밸 , 

기배선, 인건비

     * 단가는 난방기가격과 설치비를 합산하여 용하되, 온실내 미설치된 목록에 해서는 지원 제외

     * 검증된 장비의 구매, 사후 리 보장 등을 해서 한국농기계공업 동조합 품질보증 제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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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5 : 제53조의2 련]

,-.������ !�#$�
�

"�%&

(단  : 백만원)

년 도 보조  규모 비고

2015 500

2016 400

2017 300

2018이후 200

 

 *   보조  : 제53조제1항의 용에 있어서는 국가 보조 , 지방자치단체 보조  등을 

모두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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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6 : 제67조제2항  제3항 련]

/01���234�56�78

구분

’14.12.31 이  ’15. 1. 1. 이후

비고부동산  
종물

기타
부동산 

 종물

기계․장비

1천만원 
이상 1�

1천만원 
미만 2�

․ 리 장
종이

장
종이

장

통합
리

시스템
× ×

․재정지원이력 × ×
통합

리
시스템

통합
리

시스템

통합
리

시스템

․정기 검 ○ ○ ○ ○ ×

․재산처분시 승인 ○ × ○ ○ ×

  1��이동식 기계·장비는 500만원 이상

  2��이동식 기계·장비는 5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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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7 : 제67조제4항 련]

�������	��9����

1. 표 안

  가 . 공  안 내 문

사   업   개   요

  이 사업은 ○○○○년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

하는 사업입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지원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사   업   자  ○ ○ ○

 

주) 공 공 사업의  경 우 는  사업자  란 에  농림축산식품분 야  재 정 사업 리  기본 규 정 

제 2조 제 15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 기 명  리책임자를 기재

110cm

8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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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공 후  안 내 문

   ㅇ 사업비에 보조 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조 이 포함된 경우라도 지자체, 

공공기  등이 소유․ 리하는 경우

 

   이 사업(시설)은 ○○○○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운 하는(설치한) 것입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시설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년   월   일

   ㅇ 사업비에 보조 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사업(시설)은 ○○○○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  등의 재정

지원을 받아 운 하는(설치한) 것으로 사후 리기 인 ○○○○년 ○○월 

○○일까지는 보조  지원목 에 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 에 농림축산식품부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시설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년   월   일

30cm

21
cm

30cm

21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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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스 티커 형  표지

   ㅇ 사업비에 보조 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조 이 포함된 경우라도 지자체, 

공공기  등이 소유․ 리하는 경우

  이 농기계(차량, 철부선 등)는 ○○○○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구입(설치)된 것입니다.

   ㅇ 사업비에 보조 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농기계(차량, 철부선 등)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구입(설치)한 것으로 ○○○○년 ○○월 ○○일까지는  보조  지원목 에 

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 에 

농림축산식품부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상

   ㅇ 「보조  리에 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등에서 정한 요재산

    < 시 >

    - 건축물 : 미곡종합처리장, 농산물 장창고, 유리온실, 집하장, 농산물가공공장, 

농산물생산․유통시설, 축산시설, 직거래 매시설 등

    - 시설물 : 수지, 양수장, 배수장, 농어 도로, 임도 등

    - 사업장 : 농지종합정비지구, 재경지정리지구, 농어 정주생활권사업지구, 문화

마을정비사업지구, 간척사업지구, 농원, 축산단지, 농공단지 등

    - 기  타 : 형농기계 등

    <제외사업>

    -  : 안 내 을  설 치 할  경 우 , 도난 ․ 훼 손 의  우 려 가  있 는  지역 특화 사업의 

장 뇌 삼 등 약용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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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표시방 법

   ㅇ 공  안내문

     - 사업장 입구나 장사무소에 녹색바탕에 흰색 씨의 입간  는 벽면 

부착물로 표시(규격 110cm×80cm)

   ㅇ 공후 안내문

     - 동 , 석 , 나무 , 철  등으로 건축물 는 시설물 면에 부착

       (규격 30cm×21cm)

     - 경지정리 등 정부지원사업이 확실하거나 표시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가능

     ※ 규격은 상물 는 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상물에 따라  

스티카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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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8 : 제69조제1항 련]

/01��:;�+��234<=�)*�<�

요재산 사후 리기간

￭ 부동산

   (토지, 건물 등)

10년(개별특성  사용․ 리환경 

등 고려 ±5년)

￭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기계설비,  비닐하우스 등)

5년(개별특성  사용․ 리환경 

등 고려 ±2년)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이동식 5백만원, 고정식 10백만원 이상) 

5년(개별특성  사용․ 리환경 

등 고려 ±2년)

￭ 부동산이 아닌 시설

5년(개별특성  사용․ 리환경 

등 고려 ±2년)

* 다만, 유리온실은 10년

   ※ 보온커튼, 지주 , 미니스 링쿨러 등 소모성 기자재는 요재산에서 제외

      사후 리기간은 농업경 체 등이 보조사업자가 되는 자율사업에 용하며 

공공사업은 사업별 여건에 맞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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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9 : 제69조제2항  제3항 련]

#$�>��?@A�/01��B��<�

�. ������	
�
담보제공 승인 한도 = [담보제공 상물 감정평가액 × {(자부담액

+ 융자액)/총사업비｝] - 기담보 설정액

 ㅇ 담보제공 승인한도 기 에 따라 사업담당과에서 업체의 신용상태, 

경 상황, 사후 리 황 등을 고려하여 가감 가능

   - 사후 리기간이 경과함에 따른 보조  잔존가치 반

   - 지자체가 근 당을 설정한 경우는 승인한도 차감 상에서 제외

 ㅇ 보조 이 지원된 요재산외 부동산 등이 공동담보된 경우 공동담보된 

토지, 시설 등이 보조사업자 소유인 경우 자부담으로 인정하여 담보

제공승인한도 산출 

 ㅇ 앙 서의 장 승인을 받아 보조재산을 담보제공하여 운 자 을 

출받은 경우 이에 한 재 출은 추가 승인 불필요(다만, 기 담보

제공 승인 이후 당해 재산에 한 추가 근 당 설정 등 권리․의무 

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승인 필요) 

�. �����������

보조  환수 액 =
잔여 사후 리기간( 개월수)

× 보조 액
사후 리기간( 개월수)

  ㅇ 제3자가 보조  교부조건(사후 리기간 동안 보조목  로 사용)을 

계속 이행하도록 담보할 수 있는 경우는 보조  환수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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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0 : 제91조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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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 제26조제1항 련]

��������	�GHI

신

청

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성   명
( 표자명)

농업경 체 
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화번호

농(림)
종사경력

      년 농교육                분야,        월      주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참여농가수               호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업 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지구
농업진흥지역밖            지구

사 업 비
(천 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 조   융 자

사업내용별 
규모(량)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련하여 사업 상자 선정기 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v  사업신청과 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v  사업신청과 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는 인)

  ○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첨 부 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출신청자료 1부( 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경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 장부, 경 일지 등)사본 1부(기록실 이 

있는 경우에 한함)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지원 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출신청자료는 출신청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만 제출

     3. 사업의 성격상  신청서의 서식이 부 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4. 경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 체(농업인  농업법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외소득이 있는 다른 직업종사자 등은 지원 상에서 

제외되며, 농업법인은 제91조 련 별표 5에 의한 농업법인 지원조건에 합한 

경우에만 지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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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 청 과  련 된  개 인 정 보  수 집 · 이 용   제 공 에  한  사항

※ 개 인 정 보  수 집 · 이 용  동 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  : 농업인 지원을 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

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합한 상자 선정  사업 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사후 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합한 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 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 인 정 보 의  제 공  동 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 된 사업의 수행기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

사업과 연 된 업무를 추진하기 한 확인  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 된 업무의 추진기간  사후 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합한 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 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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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황

 농

규 모

(ha)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 지 계

소유

임차

계

재 배   

 황

(ha)

벼 사과 배 포도 계

시 설

 황

개별

시설

 수시설 온 장고 일반 장고 선과기 기 타

 정 :    ha         ㎡          ㎡         

수 :

스 링쿨러 :  (     톤)

 공동

 시설

온 장고  선과장 인공수분기  수송차량   교육장  기 타

      ㎡      개소

(     톤)

       식        

 (     톤)

       ㎡

(주) : 1. 선과기의 (   )안은 1일 8시간 기  선과능력

      2. 수송차량의 (   )안은 보유 수에 한 재량을 기재

기 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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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계 획

  ◦ 사업명 : 

  ◦ 세부사업내용                                                          

 (단  : 백만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합계
정부지원(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출

계

농가
○ ○ ○ ○
○ ○ ○ ○
○ ○ ○ ○

생산

자단

체등,

회사,

기타

공 동 시 설
○ ○ ○ ○
○ ○ ○ ○

기 타 시 설
○ ○ ○ ○

○ ○ ○ ○

  ◦ 자부담  확보계획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 ○ ○ ○

 ○ ○ ○ ○

 ○ ○ ○ ○

      * “ ←���→”로 표시

  <작성요령> 

   ◦ “1. 황”은 “과실생산유통사업”의 이므로,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작성

항목을 변경할 수 있음

   ◦ 생산자단체등의 경우 당해조직의 활성화 방안, 공동출하계획, 시설물의 활용

계획 등을 작성하고, 구성원의 황(성명, 농규모 등)을 첨부하여야함

   ◦ 개별농가의 경우 앞으로의 농(림)계획 등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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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 제26조제5항 련]

���G�H�
�K

1. 신 청 자

생산자단체등의 
명         칭 

생산자단체등의 
형          태

 참여자수

성      명

( 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화번호

(        )

-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 
규모 합계

정부지원
(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사  업
정지

2.   융 자  황
                                                           (단  : 백만원)

      황 융  자        황

기 명 종류 액 기 명 출일 상환기일 액

3 . 담 보 물 ( 재 산)  황

소재지 종별 면
(㎡) 소유자 신청자와 

의  계

  상 
평가액

(백만원)

先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後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4. 농림축산식품업자 신 용 보 증 기  보 증 부 출  희망 액  :       천 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서명 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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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쪽)

1. 신청자 인 사항 (20  년  월  일 기 )

 ① 생산자단체 

등·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화번호  (   )       - ④ 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림축산식품사업 련 보조  수령 사항

⑥지원 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

   (㎡)

⑨ 총사업비

    (천원)

⑩정부보조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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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 청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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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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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지이 용 계 획

3!45+67 3!45+68
9			6 +			9 9			6 +			9

3 . 사업검토

9			: ;< =	>	�	?@ A B
  !CD ◦E3FD

◦G(HD	IJ	0KD
◦E3LM	IJ	FECD
◦E3%&

  !(N ◦ !(N�	O)�
◦ !�P

 Q+�R ◦3+S�(N
◦��	IJ	$T0U
◦��
◦�D

 ※  !�=>LV�	WX	 !Y	Z�[	\]	“=>^_” 0)<C

4. 종 합 의 견

                                                         q				Ã				�
                                                      ○ ○ ○ ○ 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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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 제30조제1항 련]

G�*�$���I

1. 신 청 자  인 사항   신 청 내 용
                                       (    년   월   일 기 )

  주   소 화번호

생산자단체등·

회사.기타명칭

사업자 등 록 번호

(생년월일)

 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출 자담

2. 종 합 거 래  신 용 상 태

재 연체사실 부도 는 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 액

(조사기 일 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 출 가 능 액 (신규 출가능액만 기재)

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 계)

신    용        천원

신용보증

後取담보

先取담보

※ 先取  後取담보 출의 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 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 합 의 견

                                                       년    월    일

                                                 (        ) 동조합장 (인)

                                                 (        ) 시군지부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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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사업주 기 ( 는 시도),

      사업자 리자,

      (농 ·수 ․산림조합)  

      앙회

수
확
인
일  
20  

.   
  .  
   

. 

소속  부서 직  성  명
확인

자 
농림축산식품부

( 는청)◦◦ 과 ◦◦◦◦ ◦◦◦

피
확
인
자

사업주 기
( 는 시·도) ◦◦과

�

�

�

�

�

�

�

�

�

�

�

발신 : 사업지원과

 

1. 사  업  명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상의 단  사업명( 는 세부 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명 앞에 ( )를 하고 동지침서의  고유 사업 번호를 기재함

2. 연간 산액        ①       천 원 이미 배정 :     ②       천 원

3 . 事 業 資 金 課
의  배 정 일

2 0   .    .     .
4 . 事 業 資 金 課

의  배 정 액 
이번 배정 
(“3”의 배정일분)   :     ③      천 원

5 . 事 業 支 援 課
의  배분일

2 0   .    .     . 미 배  정  :     ④      천 원 

6 .사업주 기 ( 는 시도)별 재배분액 명세

(주) ◦ ①=②+③+④,   ③=�� 합계 :        ��         천원

     ◦ �����
���������������������
     ◦ ���� �(!"�#�)�"�FAX, $%�&'(�)�*��'+��

,-.��&�/0, �������������(����	)
�1, 

234�$%�)5�&/2�67#�89/2:�;
275-0111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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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시·군·자치구 수
확
인
일  
20  

.   
. . 

소속  부서 직  성  명
확인

자 ◦◦시도 ◦◦과 ◦◦◦◦ ◦◦◦

피
확
인
자

ㅇㅇ시·군·자치구  
ㅇㅇ과

�

�

�

�

�

�

�

�

�

�

�

발신 : ◦◦시도

1. 사  업  명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상의 단  사업명( 는 세부 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명 앞에 ( )를 하고 동지침서의  고유 사업 번호를 기재함

2. 연간 산액         ①       천 원 이미 배정  :   ②       천 원
3 . 事 業 資 金 課
  의  배 정 일

2 0   .    .     . 4 . 事 業 資 金 課 이번 배정 
(“3”의 배정일분)

 :   ③      천 원
5 . 事 業 支 援 課 

의  배 분 일 2 0   .    .     .   의  배 정 액

6 .시  도  의
 재 배 분 일

 2 0   .    .     . 미 배  정  :    ④      천 원 

7 .시·군·자치구별 재배분액 명세 

(주) ◦ ①=②+③+④,   ③=�� 합계 :        ��         천원

     ◦ �����
���������������������
     ◦ #·<·�=>�"�FAX, $%�&'(�)�*��'+��,-.��&�

/0, �	���·�·���
�1,�234�$%�)5�&/2�67# 

89/2:�;
275-0121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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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출취 기 , 지원 상자 수
확
인
일  
20  

.   

.   

. 

소속  부서 직  성  명
확인

자 
사업주 기  

◦◦과 ◦◦◦◦ ◦◦◦

피
확
인
자

◦◦조합  
◦◦부서

�

�

�

�

�

�

�

�

�

�

�

발신 :  사업주 기

1. 사  업  명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상의 단  사업명( 는 세부 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명 앞에 ( )를 하고 동지침서의  고유 사업 번호를 기재함

2. 연간 산액        ①       천 원 이미 배정  :   ②        천 원
3 . 事 業 資 金 課
  의  배 정 일

2 0   .    .     . 4 . 事 業 資 金 課 이번 배정 
(“3”의 배정일분)

 :   ③       천 원5 . 事 業 支 援 課 
의  배 분 일

2 0   .    .     .   의  배 정 액

6 .시  도  의
  재 배 분 일

 2 0   .    .     . 미 배  정  :    ④       천 원 

7 . 출 정 액 
확   정    일 20   .      .      .

8 .지원 상자별 출 정 액 확정 명세  

(주) ◦ ①=②+③+④,   ③=�� 합계 :        ��         천원

  

    ◦ �����
���������������������
    ◦ ?@AB ��"��FAX, $%�&'(�)�*��'+��,-.��&�/0, 

������$�� %&��@A1,�234�$%�)5�&/2�67# 

89/2:�;
     ◦ “6”C�#·<·�=>*����� �9�DEF� G

275-0131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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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57	�4���]

(�����) � �'()�����	
����

경유 : 출취 기

수신 : (농 ·수 ․산림조합)  

           앙회

수
확
인
일  
20  

.   

.  

소속  부서 직  성  명
확인

자 
◦◦시·군·자치구

◦◦과 
◦◦◦◦ ◦◦◦

피
확
인
자

ㅇㅇ조합  
ㅇㅇ부서

�

�

�

�

�

�

�

�

�

�

�

발신 : 사업주 기

사업
명

주    소
연  간 

산액
(천원)

사업
자
과의 
융자

한 
도  
액  

배정
일

사업
지원
과의 
융자
한도
액배

분  
일

시· 도
의 융

자한도
액 재
배 분  

일

출 정
액 확    

정

출 불가능한 
융자한도액

확정
일

 확정
액   
(천원)

 액 
(천원)

반납
기한 사 유

성  

명

◦◦◦◦
사   업

10,000,0
00

’ 9 8 . 
5 . 2 0

.

’ 9 8 . 
5 . 2 1

.

’ 9 8 . 
5 . 2 2

.

’ 9 8 . 
5 . 2 3

.

5,000,0
00

5,000,0
00

’ 9 8 . 
7 . 3 . 사업포기

김삿갓

◦◦◦◦
사   업 500,000

’ 9 8 . 
7 . 2 1

.

’ 9 8 . 
7 . 2 2

.

’ 9 8 . 
7 . 2 3

.

’ 9 8 . 
7 . 2 4

.
100,000 80,000

’ 9 8 . 
1 0 . 

5 .
폐업

김개동

 

 합 계

 (Ä) ◦ FAX, Á¬	+ÅÆ	>	.G	ÅÇO	kIX�	+,�B, ������� �	

���:	 Èk	  4�, �	
����� �·��․�������
:	Èk	 4�	Á¬	>	+� 	¦És	Y�� !	_

     ◦ “s\:	Ê�O\S	KËf�” Ì(	s·�·�Í�.	�
Ä$&$�	��A	&K
275-0141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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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58	�2���]

(�����) *+,	-�.������	
����

수신 :(농 ·수 ․산림조합)

      앙회,사업자 리자,

수확인

(20 .  .  .) 

소  속 직  성  명
확
인  
자 

◦◦조합 
◦◦부서

      사업주 기

발신 : 출취 기

피
확
인
자

◦◦ 앙회 
◦◦과

사업자 리자 
◦◦과

1. 사  업  명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상의 단  사업명( 는 세부 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명 앞에 ( )를 하고 동지침서의  고유 사업 번호를 기재함

2. 연간 산액         ①       천 원 이미 배정  :   ②       천 원
3 . 事 業 資 金 課
  의  배 정 일

2 0   .    .     . 4 . 事 業 資 金 課 이번 배정 
(“3”의 배정일분)

 :   ③      천 원5 . 事 業 支 援 課 
의  배 분 일 2 0   .    .     .   의  배 정 액

6 .시  도  의
  재 배 분 일

  2 0   .    .     . 미 배  정  :    ④      천 원 

7 . 출 정 액 
확  정   일

  20  .    .     .

8 .회 계 년 도 를  경 과 한  융 자 한 도액           ⑤        천 원

9.회계년도를 경과한 융자한도액 명세(사업주 기 외의 기 에 통지할 경우는 생략 
가능)
 ◦◦면 : 김삿갓 10,000천원, 홍길동 20,000, ······· 

 ◦◦동 : 김개동 15,000천원, 박문수 100,000, ·······

(주) ◦ ①=②+③+④   ⑤=�� 합계 :       ��           천원

     ◦ �����
���������������������
     ◦ H·I·J·KLMNO�P������Q��R"��FAX, $%�&'(�) 

*��'+��,-.��&�/0, � %&��$�/0·10․23
4567*�8������9�
�1,�234�$%�)5�&/2�
67#�89/2:�;

     ◦ “6”C�#·<·�=>*����� �9�DEF� G
275-0151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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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PQ�R
AST���UV�WDI

주 소
시

시 읍

군 면 번지 통    반
도

구 동

성 명 
는 

명 칭

생년월일   
는 

사업자등록번호
               -       

   

   20○○. ○○. ○○. 귀하에게 출하기로 확정한 바 있는 ○○○○

사업의 융자한도액 ○○,○○○,○○○천원  ○○,○○○,○○○천 원

은 회계년도가 종료되어 귀하에게 출하지 아니함을 통지합니다.

                                        20   .      .       .

                     

( 사  업  주    기    의    장 )  (직인)  

275-0161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32 -

[별지 제12호서식 : 제64조제1항 련]

X� � �Y� � �Z� � �[

1. 인 사항

주  소 화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화번호 (    )    -

성명 는 
명  칭

생년월일 는 
사업자등록번호

2. 일반 황 (    년   월 말  재 )

경 규모  * 주요품목별 재배, 사육, 취  물량 기재( :사과3ha, 젖소200두)

자 조달

연도 계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보조 자부담·기타

       천원

계

부 동 산 

보    유

토지계 논 밭 과수원 임야 지·기타

        ㎡

건물계 창고류 공장류 축사류 주택 기 타

기타주요

자산보유
 * 경 목 의 주요보유자산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수량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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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 제64조제2항 련]

X� � �Y� � �\� � �D

월일
수       입 지      출 잔 액 

(천원)수입내용 수량 액(천원) 지출내용 수량 액(천원)
 월 1일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계

 (주) 지원 액이 15백만원이상 3천만원(후계농업인  업농 지원사업의경우는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작성



- 134 -

[별지 제14호서식 : 제69조제2항 련]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시설처분 승인신청서

□ 목 외 사용 □ 양도 □ 교환 □ 여 □ 담보의 제공 
 1. 신 청 자

구분

법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개인

(법인 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2. 보조내역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보조 융자 보조 융자

지원시설 황 용도 는 명칭 규격(단 ) 사후 리기간

토 지 ㎡ yyyymmdd～yyyymmdd

시 설 ㎡ yyyymmdd～yyyymmdd

설 비 식 yyyymmdd～yyyymmdd

장 비 yyyymmdd～yyyymmdd

 3. 승인신청내용

 ( 시) 일시  경 난 해소를 한 원료구입 등 운 자  마련을 해 ○○은행에  
300백만원 근 당 설정 * 승인신청 목   내용이 명확히 제시되도록 작성

 4. 지자체 검토의견

시군구
○ 보조사업자의 발 가능성(재무 황, 경 능력), 보조시설 리․운 의 정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의견 제시  

시도 ○ 시군구 검토의견 등을 종합검토하여 의견 제시

 5. 첨부서류

  ① 보조사업 정산결과

  ②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등록증(시설, 장비) 등 소유자 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내역(당해 사업에 한함)  승인신청 상 재산 상세 황
( 련 사진 장 포함)

  ④ 시설물의 감정평가액(담보제공시 해당하며, 융기 의 감정결과도 가능)

  ⑤ 승인에 따른 향후 계획서

    * ( 시) 담보제공 승인시 출  활용계획 등

  ⑥ 신청자의 신용평가서 는 별지 제4호 신용조사서(담보제공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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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작성시 참고사항

 < 지원시설 황 >

  ㅇ 시설 : 공장, 창고, 축사, 퇴비사, 온실 등과 같은 건축물, 구조물  그에 따른 

부속시설

  ㅇ 설비 : 시설 내 고정․설치되어 있거나 인력으로 이동이 어려운 기계류( : 숙성

탱크, 발효탱크, 정, 공조시설 등)

  ㅇ 장비 : 자체동력 는 바퀴 등이 달려있어 인력으로 이동이 가능한 기계류( : 

역방제기, 트랙터, 트 일러, 트럭 등)

 < 용도․명칭 >

  ㅇ 토지는 주요 용도(체험  등)을 기재하고, 시설, 설비, 장비는 각각의 명칭 기재

 < 규격(단 ) >

  ㅇ 시설 : 바닥면 (㎡)을 기재하되, 필요시 층수, 연면  등 병기

  ㅇ 설비․장비 : 설비, 장비를 표하는 단 ( , 식 등)를 기재

  ㅇ 토지 : 면 (㎡)으로 표시하되, 필요시 필지수 등 병기

※ 승인  사후 리 차 

 ㅇ ����

'S���@ →
'S��89�P�
TU
V��# → W9XS →

W9TU P�
Y�&Z

(보조사업자) (시군구) (시도) (농식품부)

   * 결과통보 차 : 농식품부 → 시도 → 시군구 → 신청인(보조사업자)

 ㅇ ���	
��
   - �������	
�����������������, ��․��․

��, ������� ��!"�#$��%�&'(���)
   - &'(��&��, &���	
������%�*�

< ������(�) >

W9'S[\ W9[\ ]QY� ^��0





����

Ⅰ. 생산기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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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규 모 화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업농육성은 식량산업과)입니다

담 당기 담 당과 담 당자 화 번 호

농림축산식품부
농  지  과

과  장  이 정 형
서기   최 동 수

044-201-1731
044-201-1737

식량산업과
( 업농육성)

과  장   한 
서기   김 도 범

044-201-1831
044-201-1832

한국농어 공사 농지사업1부
부  장  배 석 구
차  장  강  덕

061-338-5881
061-338-5887

 ※ 이 지침은 사업목 과 근거법령상의 정책방향에 맞게 해석해야 함

Ⅰ. 사업개 요

 1. 목   

  ○ 농지의 매매와 장기임 차, 교환 는 분리·합병을 통하여 규모화· 문화된 

업농 육성  경자유  실

  ○ 주업 농가의 농규모를 확 하고, 경 농지를 집단화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   주곡의 안정 인 생산기반 확보

    * 농지은행사업  농지매도수탁사업  농지임 수탁사업은 정부의 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이므로 한국농어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지침으로 별도 운

      (문의: 국번 없이 1577-7770, www.fbo.or.kr)

 2. 근 거 법 령

  ○ ｢한국농어 공사  농지 리기 법｣ 제18조(농지매매사업 등), 제19조(농지의 

장기임 차사업), 제22조(농지의 교환 는 분리‧합병 등)

  ○ 농어업·농어   식품산업기본법 제26조( 업농업인의 육성), ｢한국농어

공사  농지 리기 법 시행규칙｣ 제12조( 업농육성 상자 등의 선정 기 )

 3 .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단  : 백만원)

구    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합  계 6,664,544 168,432 143,000 188,620 508,185

융  자 6,664,544 168,432 143,000 188,620 508,185

ㅇ 농지규모화사업 6,664,544 168,432 143,000 188,620 508,185

 - 융 자 6,664,544 168,432 143,000 188,620 50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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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1. 사업 상 자

  가 . 농지매 매 사업 :  경자유 실   업농업인의 육성을 하여 농업인이 

아니거나 업(轉業) 는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소유 농지를 한국농어 공

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매입하여 농지규모를 확 하고자 하는 업농육

성 상자 등에게 매도

   ○ 매입 상자 : 비농업인  비농업법인, 업(轉業)·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자 등

   ○ 매도 상자 : 업농육성 상자, 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법인”

이라 한다), 농복귀자 등

  나 . 농지장 기임 차사업 : 업농업인 등의 농지규모 확 를 해 업 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농지를 공사가 장기 임차하여 업농육성 상자 

등에게 장기 임

   ○ 농지임차 상자 : 업·은퇴․ 농규모 축소 농가 등

   ○ 농지임  상자 : 업농육성 상자, 농업법인 등

  다 . 농지의 교환 는 분리‧합병사업 : 농지의 집단화를 통한 농의 능률화를 

진하기 하여 농업인(농업법인)간의 농지의 교환 는 분리·합병에 

필요한 자 을 공사가 지원

   ○ 지원 상자 : 희망 농업인(농업법인)  집단환지를 받은 청산 납부 상자 등

 2. 지원 자 격   요 건

  가 . 농지매 매 사업

   (1) 매입 상자 : 공사는 다음 순 에 따라 매입

    ① 비농업인  비농업법인

    ② 업(轉業)‧이농하고자 소유 농지 부를 매도 는 임 하려는 농업인

     - 자가소비량 생산목 으로 3,000㎡ 이하의 소유농지는 계속경작 가능

    ③ 고령 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소유 농지 부를 매도 는 임 하려는 농업인

     - 경 이양직 지불사업 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을 우선 하며, 자가소비량 

생산목 으로 3,000㎡ 이하의 소유농지는 계속경작 가능

    ④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농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자

   (2) 매도 상자 : 공사는 매입한 농지를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도

    ① 업농육성 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재 만 64세 

이하(2015년도의 경우 195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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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 규모가 논 1.5ha 는 밭 1.0ha(시설작물 0.3ha) 이상인 자

       * 경 규모는 동일세 가 소유 는 임차하여 경작하는 논, 밭 기 (이하 같음)

     - 후계농업경 인으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에 업농육성 상자로 선정된 

자의 경우에는 논 는 밭 경 규모 1.0ha 이상인 자

     - 2030세  농지지원 상자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의 자

    ② 벼 는 밭작물을 주 작목으로 설립된 농업법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법인

     - ｢농지법｣ 제2조제3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 제

91조(농업법인의 지원 요건  사후 리기 )의 기 에 합한 농업법인

     - 법인이 직  경작하고 있는 논 는 밭이 농조합법인은 5ha이상, 농업

회사법인은 10ha이상

    ③ 농복귀자

     - 공사에 농지를 매도하고 업(轉業)한 자로 업 후 2년 이내에 농에 

복귀하여 벼 는 밭작물을 주 작목으로 경 할 자

   (3) 매도 제외자 : 공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농지를 매도할 수 없음

    ① 농어업경 체 육성  지원에 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 체

    ② 농지규모화사업(과원규모화사업 포함) 원리  연체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등 

융부담 능력에 한 경 진단 실시결과 부 합한 자

    ③ 본인 는 배우자가 안정 인 타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외의 종합

소득 액(본인  배우자 합산)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④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 한 시․군․구 는 해당 농지

까지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이외의 자

    ⑤ 허 ‧담합 등으로 부당 지원을 받거나, 사후 리 반으로 시정 구를 

받고 시정하지 않은 자

    ⑥ 당해 농지의 당  소유자와 부부, 형제자매 는 직계존비속인 자. 다만, 

다른 상속인의 상속농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업농육성 상자는 지원 가능

    ⑦ 운 자 을 제외한 농지매매사업, 농지구입자 (농  구입자  포함)을 

지원 받은 농업법인의 사원, 주주, 조합원

    ⑧ 경 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소유농지를 매도하고, 해당농지를 임차 인 자

    ⑨ 동일세 (법인 포함)에서 논‧밭‧과수원을 복하여 지원 받고자 하는 자, 

다만 2030세  농지지원 상자로 선정된 자는 지목 구분 없이 지원 가능

  나 . 농지장 기임 차사업

   (1) 임차 상자 : 공사는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 소유자를 우선으로 하되 다음 

순 에 따라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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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업(轉業)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 이 경우 경 이양직 지불사업 

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의 농지를 우선 임차

    ② 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업인 는 농업법인

    ③ 장기임 차사업으로 임 한 농지로서 임 기간이 끝난 후, 공사에 계속 

임 하고자 하는 자(1회에 한하여 인정)

   (2) 임  상자 : 공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차한 농지를 임

    ○ “가. 농지매매사업 (2) 농지 매도자” 요건에 해당되는 자

   (3) 지원 제외자 : 공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농지를 임 할 수 없음

    ○ “가. 농지매매사업 (3) 매도 제외자” 요건에 해당되는 자. 다만, 경 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지원 받은 자는 임차기간 에도 지원 가능

  다 . 농지의  교 환  는  분 리‧합 병 사업 지원 상 자

    ○ 농지의 집단화를 하여 상호간에 논 는 밭을 교환 는 분리‧합병하고자 

하는 농업인 는 농업법인(경지정리내 환지 청산  지원 상자 포함)

     - 다만, 농어업경 체 육성  지원에 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   정

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 체는 지원 제외

 3 . 지원  상 농지

  가 . 농지매 매 사업

   (1) 공사 매입 상농지

    (가) 농업진흥지역안의 논, 밭.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밭 매입 가능

     ① 경지정리가 완료된 논

     ②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지역안의 밭

    (나)「농지법」 제11조에 따라 매수청구를 신청한 농지

   (2) 매입 제외농지

    (가) 농지매매사업·구입자 (농  구입자  포함)으로 지원한 농지  지원받은 농

업인 는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매입 

가능

     ① 65세 이상으로 소유농지 부를 매도․임 하고자 하는 경우

     ② 매도 상자 이외의 자에게 소유권이 이 되어 1년이 경과한 경우

     ③ 채권확보를 해「농지법」제13조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나) 2,000㎡ 미만의 농지. 다만, 지원 상자의 소유 농지와 연 한 농지는 

해당필지를 합산한 면



- 143 -

    (다) ｢농어 정비법｣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간척지를 

분양받은 농지와 장기 임 차 간척농지 매매사업으로 지원한 농지. 다만, 

8년 이상 경작하고 융자  상환이 완료된 농지는 매입 가능

    (라) 각종 개별법에 의한 개발계획구역  정지내의 농지(｢한국농어 공사 

 농지 리기 법 시행령｣ 제19조의7제2항에 따른 농지)

    (마) ｢토양환경보 법｣ 제5조에 따라 토양오염도 측정결과 오염 토양으로 

명된 농지로서 복구되지 않은 농지

    (바) 자연재해 등으로 형질이 변경되어 농작물 경작에 부 합한 농지

    (사) 소유권이외의 권리나 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 다만, 국가기간시설로 인한 지상권‧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농지는 매입 가능

    (아) 2인 이상의 공유토지로서 일부 소유자가 자기 지분만 매도하고자 하는 농지. 

다만, 다른 공유자 1인에게 잔여 지분 부를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

    (자) 매수청구농지  다음에 해당하는 농지

     ①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서 형질이 변경되어 매수 후 농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농지

     ② 소유권이외의 권리나 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 다만, 국가기간시설로 

인한 지상권‧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농지는 매입 가능

     ③ 공사와 매수청구자가 서로 제시한 가격의 차로 매매가격 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농지

  나 . 농지장 기임 차사업

   (1) 공사 임차 상농지 : ｢농어업·농어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어 지역의 논 는 밭(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제 토지이용 황 기 )

   (2) 임차 제외농지

    (가) “가. 농지매매사업 (2) 매입 제외농지”에 해당하는 농지

    (나)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임 차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농지

    (다) 공사에서 임차한 농지  계약만료  임 인의 귀책사유로 도 해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

    (라) 비농업인(단, 농지임 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자의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재임  가능) 는 비농업법인의 농지

    (마) 2인 이상의 공유토지로서 일부 소유자가 자기 지분만 임 하고자 하는 농지

  다 . 농지의  교 환  는  분 리‧합 병 사업

   (1) 지원 상농지

    ○ 교환 는 분리·합병하고자 하는 논·밭(경지정리 사업지구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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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 제외농지

    (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

    (나) 당권, 지상권 등이 설정된 농지

    (다) 개별법에 의한 각종 개발계획구역  정지 내의 농지

    (라) 농지매매사업으로 지원한 농지 등 기타 지원목 에 부합하지 않는 농지

 4. 지원 자 의  사용 용 도

  가 . 농지매 매사업 : 비농업인, 업(轉業) 는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소유 

농지 매입

  나 . 농지의  장 기임 차사업 : 업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농지를 장

기 임차할 경우 선 으로 일시 지

  다 . 농지의 교환 는 분리‧합병사업 : 농업인(농업법인)간 농지의 교환 는 분

리·합병 시 차액 지원  환지청산  납부 상자가 납부할 청산  지원

 5. 지원 형 태

  가 . 농지매 매 사업

   ○ 업농육성 상자 등에게 농지 매도(공사→ 업농육성 상자 등)

     - 농지 매도 은 다음의 한도 내에서 연리 1%로 최장 30년에서 15년 분할 

납부 는 일시 납부( 과분이 있는 경우 일시 자부담) 지원

     - 지원한도 : 논‧밭 동일, ㎡당 10,587.5원(3.3㎡ 당 35천원) 이내

  나 . 농지 장 기임 차사업

   ○ 업농육성 상자 등에게 농지를 장기임 (공사→ 업농육성 상자 등) : 

무이자, 5∼10년(계약기간) 임차료 분할 납부 는 일시 납부지원

  다 . 농지 교 환  는  분 리 · 합 병 사업

   ○ 농업인 등에게 교환 는 분리‧합병 자  지원(공사→농업인 등) : 가격 차

액, 환지청산  연리 1%, 10년 분할 납부 지원

 6 . 지원 한 도  방 법

  가 . 농지매 매 사업

   (1) 지원 상한

    (가) 업농육성 상자 : 논 는 밭 소유규모 기  10ha

    (나) 농업법인 : 논 는 밭 소유규모 기  20ha

    (다) 농복귀자 : 업 당시 공사에 매도한 농지 면  규모 이내

    (라) 2030세  농지지원 상자로 선정된 자 : 논 는 밭 소유규모 기  5ha

   (2) 지원방법

    (가) 공사가 매입시(농지소유자 → 공사) 가격 결정·체결  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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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농지소재지 할 공사 지사에서 매입

     2) 매입가격의 결정

      ① 공사는 농지가격 지조사를 통해 이장, 인근주민 등으로부터 실제 거래

가격을 확인(확인자, 거래시기 등을 반드시 기재)

      ② 매입가격은 공시지가와 인근지역의 실제 거래가격  지조사 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성 여부에 해 지사 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지소유자와 합의 결정.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지사 심의회를 생략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감정

평가 액 이내에서 농지 소유자와 합의 결정

        1. 최근 3년 이내에 농지 소재지와 같은 리·동이나 연 한 리·동의 실거래 

가격 자료가 없는 경우

        2. 같은 리·동이나 연 한 리·동의 실거래 가격이 지원 상한 액 미만인 

경우(단, 경지정리된 답(畓)은 제외)

           * 감정평가 비용은 농지 소유자가 부담

           * 지사 심의회 구성·운  등 세부사항은 공사 농지은행사업 업무지침에 의함

      ③ 매수청구농지 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감정평가에 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으면 개별 토지 가격). 인근 지역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격

    (나) 공사가 매도시(공사 → 업농 등) 가격 결정, 계약체결  납부 방법

      1) 지원 상자 선정 : 신청자에 해 지사 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 상자를 

선정하되, 기존 소유농지에 연 한 농지를 매입하려는 경우 우선 지원

          * 지원 상자 우선순 에 한 세부기 , 공고기간  선정방법 등은 공사 농지은

행사업 업무지침에 명시

       ○ 지원 상자 선정 시는 공고한 후 정책지원 상자에게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상자 선정

       ○ 부모 사망에 따른 농지 상속시 일자(1인) 상속을 해 형제자매 등이 보유

하고 있는 지분의 농지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와 업농이 기존 주된 경

농지와 인 ( 는 연 )하여 경 농지를 집단화할 경우는 우선 지원

       ○ 상농지의 인근 업농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포탈, 자우편, 

SMS 등을 활용하여 매물 등 농지거래 정보를 공고하고 농지소재지(해당 

읍‧면‧동  농지와 연 된 읍‧면‧동 포함) 모든 지원 상자에게 사  통지

       ○ 지원 상자 결정 후 농지은행 포탈을 통해 매입가격, 임차료 등 거래정보를 공개

      2) 매도가격의 결정

       ○ 공사가 매입한 가격 기 . 다만, 채권확보를 해 취득한 담보농지와 

사후 리 반으로 회수한 농지는 지사 심의회를 거쳐 실거래가격으로 

매도가격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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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매매계약의 체결  채권확보

       ① 공사는 매매 의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매매 계약을 체결

         - 공사로부터 매입한 농지는 공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매매계약일부터 

8년간 매, 임 , 탁 경  등을 제한하여 사업의 부실화 방지

       ② 매도 을 분할수납받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공사는 소유권 이

등기와 동시에 근 당권 설정 등기를 하여 채권을 확보

      4) 매매 의 납부방법

       ① 일시불 : 농지매입 농가가 희망하는 경우 일시불로 납부

       ② 분할납부

        ㉮ 상환원리  : 연리 1%

        ㉯ 납부기간 : 연령에 따라 최장 30년에서 15년까지 분할 납부

          ㉠ 농업인 납부기간 = 75 - 지원당시 연령(1월 1일 기 )

             *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농업법인 납부기간 : 20년

        ㉰ 원  균등 분할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2년 거치 후 상환 잔여기간동안 

원  균등 분할 납부 가능

  나 . 농지장 기임 차사업

   (1) 지원상한 : 제한 없음. 다만, 농복귀자는 업 당시 공사에 임 한 농지면  이내

   (2) 지원방법

    (가) 공사가 농지소유자로부터 농지 임차시 계약체결 등(농지소유자 → 공사)

      1) 농지소재지 할 공사 지사에서 임차

      2) 임차 기간 : 5년～10년

      3) 임차료의 결정

       ① 공사는 사업시행 년도 12월 31까지 읍‧면‧동별 지 별 임차료를 

조사하여 당해 연도 임차료 상한을 정함

         * 임차료 상한은 조사된 읍·면·동별 지 별 행 임차료의 평균 수 으로 결정

       ② 임차료는 공사가 농지소유자와 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하되,  

임차료 상한을 과할 수 없음

      4) 임차계약의 체결  채권확보

       ① 공사는 농지소유자와 임 차료 의가 완료된 때에는 임차계약 체결

         - 계약 기간내 매매·증여 등 지, 약정 반시 약  부과 등 명시

       ② 공사는 채권확보를 해 임차권설정등기 는 근 당권 설정등기를 하거나 

다음 어느 하나의 보증서를 징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 인이 부담

         ㉮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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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보증인의 보증서(임차료 선 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 당해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농업법인을 보증인으로 할 수 없음

      5) 임차료의 지

       ○ 공사는 계약체결 후 임차권 는 근 당권설정등기가 완료되거나 보증

보험회사의 이행지 보증서 는 연 보증인의 보증서를 징구한 때에는 

농지소유자에게 임차료 지 (일시불로 선지  는 분할 지  가능)

      6) 공사에 농지를 장기임 한 자(농지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

       ① 각종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

       ② ｢농어 정비법｣ 제6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부담하는 

부과 (농업용수시설의 유지 리를 한 비용은 제외)과 융자 의 상환

       ③ 천재지변 기타 재해 등으로 농지의 부 는 일부가 유실 는 매몰된 

경우 그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나) 공사가 업농 등에 농지 임 시 계약체결 등(공사→ 업농 등)

      1) 지원 상자 선정 : 농지 매매사업과 같음

      2) 임  기간 : 5년～10년(농지소유자와 체결한 계약 기간)

      3) 임 료의 결정 : 공사가 선지 한 임차료 총액으로 결정

      4) 임 계약의 체결  채권확보

       ① 공사는 임  상자와 임 료 의가 완료된 때에는 임 계약 체결

       ② 공사는 채권확보를 해 임차인이 제공하는 부동산에 근 당권 설정

등기를 하거나 보증서를 징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

         - 보증서 징구방법은 임차계약의 채권확보방법 용

          * 당해 농지를 임 한 농업인‧농업법인을 보증인으로 할 수 없음

      5) 임 료의 납부( 업농 등 → 공사)

       ○ 공사로부터 농지를 임차한 업농육성 상자 등은 임차료를 일시납부 

는 임차기간 동안 균등 분할하여 매년 공사에 납부

      6) 공사로부터 농지를 장기임차한 자가 부담하는 비용

       ○ 경미한 노무작업으로 원상회복 할 수 있는 농지복구작업에 소요되는 비용

  다 . 농지의  교 환  는  분 리‧합 병 사업

   (1) 농업인(농업법인) 상호간 교환 는 분리‧합병에 따른 가격 차액 지

     ○ 교환 는 분리·합병당사자 방이 공사에 신청, 교환 후 농지의 평가액이 

감소된 자에게 공사가 변제 

   (2) 환지청산  지

     ○ 경 지정 리 사업에  따 른  교 환  는  분 리 ·합 병 계 획 의  인 가  승 인 을  얻 은 

사업시행자는 청산 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를 조사하여 공사 할

지사장에게 지원 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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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는 지원심사를 거쳐 사업시행자와 지원받고자하는 자에게 지원여부 결정 통지

     ③ 공사는 지원 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지원

약 정 을  체 결 하 고 , 채 권 확보  후  지원  자 을  신 청 자 에 게  지 하 거 나 

신 청 자 의  동의를 받아 사업시행자에게 지

   (3) 채권확보

     ○ 공사는 근 당권 설정 등기,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 보증서 는 연

보증인의 보증서 징구(지원액이 1천만원 과하는 경우에는 연 보증 불가)

   (4) 지원 의 납부 방법 : 10년 이내 균등분할 납부

 7 . 자 연 재 해  등 에  따 른  원  상 환 기간  연 기  임 차료  감 면

  ○ 농지매매사업(농지구입자 , 교환 는 분리·합병사업 포함), 농지장기임 차

사업을  지원 받 은  자 가  자 연 재 해  등 으 로  지원 받 은  필지에  피 해 가  있 고 , 

농작물 농가단  피해율이 30%이상인 경우에는 1년간 원  상환 기한 연기

(그 이자 감면 포함. 단, 임차료 감면과 동일하게 피해율에 따라 감면), 임차료 감면

    - 감면 상 재해 : ｢농어업재해 책법｣ 등 재해지원 련법령에 따른 자연재해

( 앙행정기 에서 인정한 재해에 한함) 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

책심의 원회’를 거쳐 자연재해에 하는 피해로 인정된 병해충

    - 신청 차 : ①지방자치단체에 피해 신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 조사한 

자료(농가별 농업피해 조사 장)를 첨부하여 공사에 납부 연기신청

       * 농지구입자 은 농 앙회에서 신청 수 받아 공사에 납부 연기요청

      ②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 의 승인을 받아 연기조치

      ※ 농작물 농가단  피해율이란 「농어업재해피해조사보고요령」에 따른 피해율 용

    - 임차료 감면기  

  

피 해 율 임차료 감면율  피 해 율 임차료 감면율

30%～40% 미만 45% 60%～70% 미만 80%

40%～50% 미만 55% 70%～80% 미만 95%

50%～60% 미만 70% 80%이상 100%

  ○ 농어 업재 해 보 험  상 품목 의  용

    - 재 배 품목 이  농업재해보험 국사업 상품목에 포함될 경우 납부연기 

 임차료 감면을 용하지 않음

 8 . 업농육 성 상 자  선정

  가 . 업농육 성 상 자  신 청  자 격

   ○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재 만 55세 이하(2015년도의 경우 196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농업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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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 규모가 논2.0ha(밭 1.0ha, 시설작물 0.3ha)이상이고 벼(밭작물) 재배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밭작물)을 주된 작목으로 하여 업 으로 

경 하고 있는 농업인. 다만, 다음의 경우에도 신청가능

       · 농업계학교 졸업자, 경종분야 후계농업경 인 는 만 40세 이하인 

농업인의 경우에는 경 규모( 농승계면  포함)가 논1.5ha(밭1.0ha, 시

설작물 0.3ha)이상인 자

       · 후계농업경 인으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의 자로서 경 규모가 논1.0ha

(밭1.0ha, 시설작물 0.3ha) 이상인 자

     - 다만, 만 56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는 농기반을 승계할 농승계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경 이양직불  지 상 농지를 이양 받고자 하는 농업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자는 신청 가능

     - 만 60세 이하, 경 규모가 논 1.5ha(밭 1.0ha, 시설작물 0.3ha) 이상

   ○ 업농육성 상자로 선정된 자, 경 이양직불  지 상 농지를 이양 

받 고 자  하는 농업인 지원요건  연령은 과하나, 나머지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의 농승계자는 신청 가능(재학 인 자 제외)

  나 . 신 청 자 격  제 한

   ○ 정책자 (운 자 을 제외한 농지, 시설자   농기계자  등)을 지원 받은 

농업법인의 사원, 주주, 조합원

   ○ 허 ‧담합 부당지원을 받아 업농자격이 취소된 자

   ○ 사후 리 반으로 업농자격이 취소된 자가 반사유 발생 이 으로 

원상회복하지 아니한 자

   ○ 본인 는 배우자가 안정 인 타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외의 종합

소득 액(본인  배우자 합산)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농가 단 로 복하여 업농육성 상자를 신청하는 자

  다 . 업농육 성 상 자  선정

   ○ 추진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 선정기  : 한국농어 공사

     - 신청서와 업농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할 지사에 신청(연 )

   ○ 선정방법 : ｢ 업농육성사업 신청자 평가항목  평정방법｣에 따라 업농

육성 상자 선정 추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2030세  농지지원 상자」로 선정된 자는 업농육성 상자에 선정된 것으로 갈음

     * 선정기 , 선정 차, 업농육성 상자 선정 추진 원회 구성 등 세부 인 사항은 

공사 농지은행사업 업무지침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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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 농지규 모 화 사업

 1. 사업신 청 단 계

사업시행지침 통지 → 세부계획 수립․홍보 → 사업신청

농식품부(12월) 한국농어 공사(1월) 농업인 등(연 )

  ○ 사업시행지침 시달( 년도 12월)  공사 사업시행계획 승인(1월 상순)

  ○ 사업시행계획의 공고(1월)  사업홍보(연 )

  ○ 신청서  첨부 서류를 구비하여 농지소재지 할 공사 지사에 제출(연  신청)

     * 신청서  선정기  등은 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농지은행포탈 등에 게재

 2. 사업자  선정 단 계

서류검토 

지조사
→ 지사심의회 → 지원 상자선정 → 계약체결

공사 지사 공사 지사 공사 지사 공사 지사

  ○ 매입․임차 상농지  매입가격(임차료) 의  결정(한국농어 공사)

  ○ SMS 등을 활용하여 매도․임 농지 정보를 농지소재지(시·군·구) 인근 지원

상자에 제공하여 신청을 받아 지원기 에 따라 매도․임  상자 선정

 3 . 세 부 계 획 수 립   시행단 계

 한 국 농어 공 사

  가. 지역별 농업특성과 수요 등을 감안하여 업농육성 상자 등의 농규모 

실태분석을 통해 지역본부(지사)별 업농육성 상자 등의 농규모 확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

  나. 사업추진실  보고

   (1) 농지규모화사업 추진실 보고서를 분기별로 장 에게 보고(분기 다음달 15일)

   (2) 매수청구 농지 매수결과를 장 에게 보고(익년 2월 15일)

  다. 매매 는 임 차 농지의 행정기  통보

   ○ 농지매매농지에 한 매입·매도 내역은 분기별로 농지소재지 행정기

(읍·면·동)에 통보, 임 차사업 농지에 한 임차·임 내역은 공사에서 

리하는 산시스템과 농지원부 산시스템을 연계하여 실시간 송신

 시․ 군 ,  농

  ○ 농림사업정책자 의 복지원 방지  효율 인 리를 하여 사업시행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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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서 련자료 열람 등 요청 시 시·군, 농  등 계기 은 보유자료 

제공 등 극 조

 4. 자 배 정 단 계

월별사업자 요구서 

제출
▶

월별자 집행 계획 

수립․제출
▶

자 집행계획 

확정
▶

자 교부신청 

자 교부

한국농어 공사 기 수탁 리자 농식품부
한국농어 공사

기 수탁 리자

  ○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시행기 인 공사에 월별 지출계획 통지(1월 상순)

  ○ 월별사업자 요구서를 작성하여 기 수탁 리자에게 제출, 자 교부신청

 5. 이 행 검단 계

《사후 리 》

 한 국 농어 공 사

 가. 리기간 : 업농육성 상자 선정년도부터 만 75세까지

 나. 사후 리 반조사

  ○ 년도 12월말까지 농지의 매매(구입자  포함), 임 차  교환 는 분리·합병

사업으로 지원한 농지  지원자에 하여 다음 반 사항을 조사(매년 8월말까지)

    ① 지원농지의 매·증여, 임 ·   탁경 , 무단 용, 휴경 등 지원농지 

약정사항 이행 여부

    ② 지원을 받은 자와 농승계자의 업·이농, 이주, 타 직업 상시 종사, 사망 여부

    ③ 논, 는 밭의 형상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타작물 재배 여부

    ④ 농지매매자 을 지원 받은 농승계자  농업법인의 자격 상실 여부

    ⑤ 허 ·담합 등 부당지원 여부

    ⑥ 기타 계약사항 반 여부

 다. 매·임 · 용 등의 동의

  (1) 공사로부터 농지를 매입한 자로부터 지원 농지의 매·증여, 임 · 탁경 , 

용 등의 동의신청을 받았을 때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동의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원받은 농지를 매·증여하는 경우

     ① 생업상의 사정으로 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장기간 체류하여 농이 불가능한 경우

     ② 동일지역에서 농업이외 직업으로 업하는 경우(재직증명서 등 확인)

     ③ 공사로부터 매입한 농지를 상속받은 자가 당해 농지를 매하는 경우

     ④ 채권 리에 지장이 우려되고, 업농육성 상자에게 매하는 경우

     ⑤ 질병 는 사고, 해외 장기체류 등으로 장기간 농이 불가능한 경우

     ⑥ 세 주나 동거가족의 한 질병 는 사고로 인한 치료비, 자녀 결혼과 

학자 ( 학) 등 자 소요로 인해 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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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기타 농림축산식품부 장 이 의 경우에 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나) ｢농지법｣ 제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23조제2호·제3호의 사유로 임  

는 탁경 하는 경우

   (다) ｢공익사업을 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한 법률｣에 따른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해 매 는 임 하는 경우

   (라) 농규모 확 를 해 매도하거나, 집단화를 하여 교환 는 분합‧합병하는 경우

   (마) ｢농지법｣ 제35조에 따라 신고시설을 용하는 경우

  (2) 공사의 동의를 받아 매  용시 조치

     * 사안별 경 에 따른 조치사항은 공사 업무지침에 명시

 라. 채권 리 : 공사는 불건 채권이 발생하 을 때에는 채권 련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법 조치 등을 취하여 채권을 회수

 마. 행정사항

  ○ 사후 리계획 수립(1월), 사업추진실태 검(분기별) 등 본사․본부 검, 평가 실시

      * 사후 리실태 평가결과를 지사․본부 평가에 반

  ○ 지원농지 사후 리상황  부당지원여부 조사결과를 장 에게 보고(10월말)

  ○ 사업 리 산시스템 등을 구축·활용하여 지원 격 여부에 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  조치결과 보고(매분기 익월)

 농 앙 회

 가. 농지구입자  련 불건 채권이 발생하 을 때에는 채권 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 조치 등을 취하여 채권을 회수

 나. 년도말 기  농지구입자  미상환 잔액 황을 공사에 통지(매년 1월말)

  ○ 농림축산식품부 는 공사로부터 지원조건 반으로 융자 의 회수 통보를 

받은 자에 하여는 조치결과(명단 포함)를 30일 이내에 공사에 통지

 농림축산식품부

  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공사를 통한 사후 리 등 

장실태 검 (반기 1회 이상)

  나. 사업추진기간  사업추진실  악(매분기말)  사업비 정산을 통해 

산집행 계획  실  평가(연 1회)

《제 재   처 벌 내 용 》

 한 국 농어 공 사

 가 . 반자 에  한  조 치

  ○ 사후 리  상 황  조 사결 과  무 단 매 , 경 규 모  축소 , 업‧이 주 , 타 직 업 

상 시종 사 등 반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시정을 구

    * 사후 리에 한 세부사항은 공사 농지은행사업 업무지침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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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자가 시정기한내에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 

추가지원 제한(제한 기간에 해서는 반 경 에 따라 공사 업무지침에 명시)

    ① 매도농지 : 미 상환 잔액 는 당해농지 회수

    ② 구입자  지원농지 : 융자  회수

    ③ 임 농지 : 임 차계약 해지

    * 추가지원 지 상자는 공사의 사업 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산 리 하여야 함

< 농지로  회 수 하 는  경 우 의  반환  >

  ○ 공사가 농지로 회수하는 경우에 수납한 자부담 과 할부원 에서 다음의 

이자와 경비를 공제한 액을 반자에게 반환

    ① 공사로 소유권 이  등기 까지의 미상환 이자( 약 을 부과하는 경우

에는 약  포함)

    ② 소유권이 등기비용, 원상회복 등에 소요되는 제 비용

    ③ 기타 제세공과

 나 . 계 약 반 등 에  따 른  불 이 익  처 분

  ○ 허 ·담합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와 

기타 사후 리 반 등으로 확인된 경우 약  부과

     * 약  부과 방법 등은 공사 농지은행사업 업무지침에 의함

 다 . 업농육 성 상 자  자 격 취 소  통 지 등 에  따 른  조 치 사항

  ○ 업농육성 상자 자격취소 통지 등을 받은 즉시 사업취소, 지원자  회수, 

추가지원 지  공사의 사업 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산 리하여야 함

 6 . 성 과 측 정 단 계

  ○ 업농육성 성과측정결과를 활용

 7 . 사업평가   환 류 단 계

  ○ 사업평가 : 업농육성 성과 평가결과를 활용

  ○ 사업성과 평가결과를 토 로 장기 사업목표 검, 기재정계획  익년도 

산에 반 (익년도 4월)

�� 업농육 성

 1. 사업신 청 단 계

사업시행지침 통지 → 세부계획 수립․홍보 → 사업신청

농식품부(12월) 한국농어 공사(1월) 농업인 등(연 )

  ○ 연  수시 신청 가능, 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할 공사 지사에 제출

    * 신청서 : 공사 본사‧지역본부․지사에 비치, 농지은행포탈(www.fbo.or.kr) 자료실 

 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주요사업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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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자  선정 단 계

서류검토 → 심의․선정 → 통지

한국농어 공사(지사) 한국농어 공사(지사) 농업인 등(연 )

  ○ 선정결과는 시장‧군수‧구청장  농업기술센터에 매분기말 기 으로 익월 

10일 까지 통보

 3 . 세 부 계 획 수 립   시행단 계

 한 국 농어 공 사

  가. 경 지도

   ○ 업농육성 상자의 리 산 로그램을 개발하여 D/B를 구축하고 매년 

정기 으로 경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경 지도 실시

   ○ 지원 상자의 정보화  경 능력 제고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

  나. 업무지침의 운

   ○ 업농육성 목 달성을 하여 지침의 범  내에서 별도 업무지침운

 4. 자 배 정 단 계  :  해당사항 없음

 5. 이 행 검단 계

《사후 리 》

 한 국 농어 공 사

 가. 리기간 : 업농육성 상자 선정년도부터 만 75세까지

 나. 사업추진상황 등 검

   ○ 업농육성 상자의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검(매년 12월말)

   ○ 검결과 사업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업농육성 상자 

자격을 취소하고, 련 부서(기 )에 통보

 다. 자격 승계 승인

   ○ 지원받은 자가 사망, 신병 등으로 업농육성 상자나 농업후계인력에게 

자격 승계를 신청하는 경우 자격승계 승인 여부 결정

   ○ 농기반 체를 승계하여 사업계획서에 따라 농규모 확 가 가능한지, 

업농으로 발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격자에 자격승계 조치

    - 피승계자의 자격 요건 : 농승계자의 요건을 갖춘 자 는 이에 하는 

배우자·형제자매에 한함(승계 받는 배우자·형제자매는 만 60세 이하에 한함)

   ○ 승계신청이 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지  농기계 등 농 기반 체 

승계  사업계획서에 따라 농규모를 확 한다는 조건으로 승인

 라.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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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취소자 명단과 사유, 자 회수 황을 장 에게 보고(익년도 1월말)

   ○ 사업 취소자 명단을 시장‧군수‧구청장  농업기술센터에 매분기말 기 으로 

익월 10일까지 통보

 업농 등  지원 상 자

 가 . 사업계 획 의  변 경  통 지 등

   ○ 사업 계획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공사 지사에 통지하여야 함

   ○ 사업장소  리기 의 변경 :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소의 이 이 가능하며, 당  할 공사 지사장에게 이 사실 통지

    - · 수지, 산업단지·택지조성, 공공용지 등으로 편입되어 규모가 축소된 경우

    - 결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거주지로 사업장을 이 하는 경우

    - 규모 확   집단화를 하여 거주지와 사업장을 이 하는 경우

 나 . 자 격  승 계  신 청

  ○ 지원받은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업농육성 상자의 

자격을 승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 지사에 자격승계 신청

    - 사망, 신병 는 결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에 종사 할 수 없는 경우

    - 만 56세 이상으로서 농업후계인력에게 승계를 희망 하는 경우

 시․ 도지사,  시장 ․ 군 수 ( 농업기술 센 터 )  등

 가. 업농육성 상자에 한 정책 지원(시장‧군수)  기술지도(농업기술센터)

 나. 업농육성 상자의 경 규모 변동  사후 리조사 등을 한 농지원부 

확인 등에 극 조

 농림축산식품부

  ○ 업농육성 상자 선정  황 실태 검(반기 1회 이상)  지도강화

《제 재   처 벌 내 용 》

 한 국 농어 공 사

 가. 업농육성 상자 자격취소 사유

  (1) 허 ·담합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2) 업농 지원 자 을 지원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본인 는 농업후계인력이 사망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4) 산·피성년후견인( 치산) 선고 등 한 신용 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5) 농업이외의 타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농외소득 증 를 해 겸업을 하는 

경우로 공사 지사장이 농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단하는 경우 제외

  (6) 소유 논을 증여·매도, 임 · , 용하여 경 규모를 축소한 자로서 축소 

익년도 부터 2년 이내에 종 면 으로 규모를 확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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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 취소 사유에서 제외하되, 업농

육성 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취소

    ① 공공용지에 편입되거나 교환·분합사업 는 각종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어 

경  규모가 축소된 경우

    ② 공사의 경 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③ 공사에서 지원받은 자가 주 작목 이외의 농지를 매도‧임 ‧ 용하는 경우

    ④ 농업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지원받은 농지의 경우 상환완료 후 출자) 

    ⑤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호에 따른 신

고 시설로 용한 경우(지원농지는 지원 을 회수한 경우)

    ⑥ 지원 후 8년이 경과하고 융자  상환이 완료된 농지, 지원받지 않은 소

유농지를 매도하여 경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  공사의 매 등 동의에 

따라 경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

   (7) 공사 지원농지를 행 제한특약사항에 반하여 매‧증여하여 경 규모를 축

소한 경우에는 6월 이내에 소유자명의로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취소(단, 

매로 인하여 원상회복이 불가하여 축소한 경 규모 이상으로 농지를 매입(동

일지목의 진흥지역 내 농지)하여 소유면 을 확 한 경우 제외

 나. 시정조치 등

   (1)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 될 때에는 업농육성 상자에게 15일 

이내에 소명  시정하도록 즉시 통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업농육성 상자 자격을 취소

   (2) 농시설 복구  작목입식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격

취소사유 발생 확인 시 15일 이내에 시정계획을 제출하고 6개월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즉시 업농육성 상자 자격취소

 6 . 성 과 측 정 단 계

   (1) 평가지표

     ① 체 벼재배 면  비 업농 경 면 비율

     ② 업농 호당 평균 경 면

   (2) 측정방법(12월～익년도 2월)

     - 업농 경 면   농가수를 근거로 업농 호당 평균 경 면 을 

산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연보의 체 벼재배면  등을 모수로 하여 

체 벼 재배면  비  업농 경 면  비율을 측정

 7 . 사업평가   환 류 단 계

 《사업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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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평가요령

   (1) 평가주  : 농림축산식품부( 조기  : 한국농어 공사)

   (2) 평가기간  상 : 익년도 1월～2월, 체 업농

   (3) 평가기

    

성 과 지 표 배 측 정 수 식 의    미

① 업농 경 면  비율
   (%, 주지표)

70
업농 경 면 / 체 벼

재배면

’17년까지 업농(육성
상자 포함)이 벼 재배면
의 55%를 담당

②6ha 미만 업농 농지
규모화사업 지원면  
비율(%, 부지표)

30
6ha 미만 업농 지원면 /
업농 지원면  ×100

경 규모 6ha 미만자 집 지원
을 통한 업농 육성

  나. 평가 차

   (1) 공사는 매년 ‘사업성과평가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  승인을 요청( 년도 12월)

   (2)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성과평가계획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을 승인·시달 (1월)

   (3)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사의 사업성과 자체평가서에 한 지실사를 통한 

검증 후 확정(익년도 3월)

《환 류》

   ○ 업농 육성목표 검  장기 업농 육성계획에 반 (익년도 4월)

Ⅳ. 201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기타사항

 1. 2016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참여 의향 등을 설문조사하여 사업물량  소요사업비 추정에 반

    - 조사시기  조사기  : 매년 3월～9월, 한국농어 공사

    - 조사 상 : 업농육성 상자․후계농업경 인 등 (만족도 조사 병행실시)

 2.  2016년도 사업신청  지원 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  : 신청인 거주지 할 공사 지사

  나. 신청자격 

   (1) 농지규모화사업

     (가) 농지매도 : 비농가, 업․은퇴하고자 하는 농가,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자 등

     (나) 농지임 (선  수령) : 업 는 은퇴하고자 하는 농가 등 

     (다) 농지매입‧임차 : 업농육성 상자, 농업법인

     (라) 교환 는 분리‧합병 : 자경농업인 는 집단환지를 받은 자  청산

납부 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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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업농육성사업

     ○  는 밭작물을 주된 작목으로 하여 3년 업 으로 경 하고 있는 자

       - 만 55세 이하이고, 경 규모가 논 2.0ha, 밭 1.0ha 이상인 자, 경종분야 후계농업

경 인으로 선정된 5년 이내의 자로서 논 는 밭 경 규모가 1.0ha 이상인 자

  다. 구비서류

   (1) 농지매도신청서, 농지매입신청서, 농지임 신청서, 농지임차신청서, 교환 

는 분리‧합병신청서  해당되는 신청서  첨부서류

   (2) 집단환지청산 지원 : 별도서식 없음(경지정리 사업시행자에게 신청)

   (3) 업농육성 상자 신청 : 신청서, 농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 신청서 : 공사 본사‧지역본부․지사  농지은행포탈(www.fbo.or.kr) 자료실 게재

  라. 지원 상자 선정

   (1) 농지규모화사업 : 제출서류 검토와 지조사 확인 등을 실시한 후 선정

   (2) 업농육성사업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기재내용의 사실여부를 조사‧

확인하고, 업농육성추진 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3 . 기타 사항

  ○ 한국농어 공사는 사업목  달성  효율 인 업무추진을 리를 하여  

동 지침의 범  내에서 별도 업무지침을 제정하여 운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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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 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입니다.

담 당기 담 당과 담 당자 화 번 호

농림축산식품부 농  지  과
과  장  이 정 형
서기   최 동 수

044-201-1731
044-201-1737

한국농어 공사 농지사업2부
부  장  양 희 경
차  장  김  래

061-338-5901
061-338-5902

 ※ 이 지침은 사업목 과 근거법령상의 정책방향에 맞게 해석해야 함

Ⅰ. 사업개 요

 1. 목   

  ○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일시  경 기에 처한 농업인 는 농업법인(이하 

‘농업경 체’라 함)이 부채를 갚고 경 회생 할 수 있도록 지원

   - 농지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이하 ‘농지등’이라 함)을 매입, 매입농지 등은 

당해 농업경 체에 장기임   환매권을 보장하여 경 의 지속성․안정성 도모

      (문의: 국번 없이 1577-7770, www.fbo.or.kr)

 2. 근 거 법 령

  ○ ｢한국농어 공사  농지 리기 법｣ 제24조의3(경 회생지원 농지매입 등)

 3 .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단  : 백만원)

구    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합  계 1,166,980 256,473 260,000 260,000 780,000

융  자 1,166,980 256,473 260,000 260,000 780,000

ㅇ 경 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1,166,980 256,473 260,000 260,000 780,000

 - 융 자 1,166,980 256,473 260,000 260,000 780,000

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1. 사업 상 자

  ○ 자연재해 등으로 일시  경 기에 처한 농업경 체로서 농지등을 공사에 

매도하고 이를 다시 임차하여 농업경 을 지속하고자 하는 농업경 체

 2. 지원 자 격   요 건

  가) 지원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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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일반 농업경 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경 체

    ○ 재해피해율이 50%이상 는 부채가 30백만원 이상

     - 최근 3년 이내 기간  한해·수해·풍해 등 농업재해로 연 농가피해율 50%이상

     - 부채는 신청 수 시작일 기 으로 3개월 이 에 발생된 융기  는 

공공기 에 한 부채( 출잔액  이자)  신청일 재 , ·  등 

융자산을 차감하여 산정. 다만, 신청 수 시작일 3개월 이내에 부채  

자연재해로 인한 부채는 포함

       * 3개월 이내 환 출한 부채는 포함하되, 동 기간  상환한 부채는 제외

       * 융거래확인서, 고객종합상세정보 는 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등을 징

구하여 ·  등 융자산을 악

    ○ 자산 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경 체

     - 부채비율 산정시 자산은 농지, 농업용시설  임야 등 농업경 체 소유의 

모든 부동산을 포함

       * 지방세 납세 증명서, 의료보험료 산정자료 등으로 보유 자산 확인

   ② 시설농업 는 축산업 업 농업경 체

    ○ ‘일반농업경 체’ 요건을 모두 충족하되, 환매가능성 평가지표가 100%이상이고, 

시설․축산부문 농업소득이 총 농업소득의 80%이상을 충족하는 농업경 체

     - 환매가능성 평가 지표 =〔(연간 농업소득) * 7년 / 부채〕* 100

* 본인  배우자, 본인  배우자와 동일 주소에 최근 3년이상 계속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을 기 으로 부채, 소득  자산규모 악

* 신청인이 자산  부채 보유 황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허 ·담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때 계약해제  약  부과 등 불이익 처분

  나) 지원제외자

   ○ 농어업경 체 육성  지원에 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 체

   ○ 최근 2년간 세 원의 소유 농지등을 직  경작(운 )하지 않고 있는 농업

경 체. 다만, 자연재해․농지개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필지에 하여 

휴경하는 경우는 지원 상에 포함

   ○ 지원신청년도 1월1월 재 만 76세 이상인 농업인. 다만, 농승계자가 있는 

경우에 76세 이상도 지원 가능

       * 농승계자가 없는 만 71세 이상 만 75세 이하인 농업인의 경우에는 격자 

선정․지원을 해 사업 상자 선정기 을 한국농어 공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농가세 원  상업 는 정기 인 생활 등으로 주 생계수단이 농외

소득에 의존하여 농외소득이 당해농가 연간 총수입의 50% 이상인 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 수증이나 소득증명원 등을 징구하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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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 원 기 으로 2주택 이상, 상가, 별장, 골  는 콘도회원권을 보유한 

농업경 체. 다만, 매도가 곤란하여 빈집이나 농업용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주택, 자녀교육․상속 등 불가피하게 소유가 된 주택은 2주택에서 제외

        * 주택, 상가 등은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의료보험료 산정 자료 등으로 확인

   ○ 사치, 도박 등 도덕  해이가 우려되는 부채가 있는 농업경 체

   ○ 소유 농지등을 공사에 매도시 매매 으로 부채 액 상환이 어려운 농업

경 체.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가능

      ⅰ) 자산을 매각하여 잔여 부채를 부 상환한 경우

      ⅱ) 농지자산 매각으로 부채의 50% 이상 상환가능하고 잔여부채를 농업

경 회생자 으로 환하는 경우

      ⅲ) 농지자산 매각으로 부채의 50% 이상 상환이 가능하고, 잔여부채가 

장기 리 정책자 으로 상환에 어려움이 없어 회생이 가능하다고 단한 경우

      ⅳ) 농지자산 매각으로 부채의 80% 이상 상환이 가능하고, 잔여농지가 있거나 

잔여부채의 규모, 조건 등이 상환에 어려움이 없어 회생이 가능하다고 단한 경우

   ○ 기타 사유로 공사 지사장 는 농지은행심의 원회에서 사업지원이 부

하다고 단한 농업경 체

 3 . 매 입 상

  가 )  농지

   ○ 매입 상농지는 아래와 같음

    ⅰ) 지원 상자  배우자 소유의 공부상 지목이 ․답․과수원인 농지

    ⅱ) 지원 상자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최근 3년이상 계속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소유의 공부상 지목이 

․답․과수원인 농지

      * 간이 퇴비사 등 부속시설이 설치된 농지 포함

   ○ 임 기간내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는 농업용시설(고정식 온실·비닐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의 해당 부지로 사용되는 농지

  나 )  농지에  부 속 한  농업용 시설

   ○ 매입 상 농업용시설은 아래와 같음

    ⅰ) 지원 상자  배우자 소유의 고정식 온실․비닐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

    ⅱ) 지원 상자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최근 3년이상 계속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소유의 고정식 온실․비닐

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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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와 농업용시설물의 소유주가 동일하고 부동산등기법상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시설

     - 환매기간 내에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는 시설

     - 축사 1,000㎡, 고정식 온실·비닐하우스 3,000㎡, 버섯재배사 500㎡이상인 시설

  다 )  매 입 제 외  농지등

   ○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

된 주거지역·상업지역  공업지역내 농지 등

   ○ 개별법에 따라 개발 용도로 지정된 지역․지구․구역․단지 안의 농지등

   ○ 농지매매사업(과원규모화사업 포함), 농지구입자 으로 지원한 농지로서 

지원 자 을 상환 인 농지

   ○ 재해 등으로 인한 형질 변경으로 농작물 경작에 부 합한 농지 등

   ○ 소유권 행사에 장애가 되는 철거 는 이 이 어려운 지장물이 설치되었거나 

매매 는 농이 제한된 농지등

   ○ 국고 등 보조 이나 융자 을 지원받아 설치한 농업용시설로서 보조  

리에 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시설이나 융자  상환 인 

시설

   ○ 지원 상자 주소지 시·군 는 연  시·군 외의 지역에 소재한 농지등

   ○ 농지매입가격 단가가 60,000원/㎡ 과하는 농지

  라 )  경 체 별  매 입 상

   ○ 일반 농업경 체 

    - 매입 상 : 농지, 다만, 농지매매 으로 부채 액 상환이 어려워 추가 

매입이 필요하다고 지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농업용시설 부지로 사용되는 

농지 매입 가능

     ․ 과수원을 매입할 경우 과수목은 평가에서 제외

       * 환매 포기시 공사에 과수목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이 하기로 특약하여 매입

     ․ 부속시설이 설치된 농지는 환매 포기시 농업용시설에 하여 무상 양도, 

철거 특약  철거 보증한 경우만 매입

   ○ 시설농업 는 축산업 업 농업경 체

    - 매입 상 : 농업용시설 해당 부지(축사의 가축 운동장 포함)로 사용되는 

농지  당해 시설, 다만, 부채 액 상환이 어려워 추가 매입이 필요하다고 

지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농지도 매입 가능 

     ․시설 개보수 의무  비용 부담에 동의하는 경우 매입 

     ․농지는 일반 농업경 체와 동일하게 매입

4. 농지등 의  매 입

   ○ 매입 상자 : 경 기정도, 경 회생가능성, 경 능력, 농기반 등 평가

기 에 따라 감정평가 상자로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거쳐 공사와 환매 등 

매매조건에 해 합의를 거쳐 지원 상자로 선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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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농업경 체는 농지 → 농업용시설 부지 순으로 매입

    - 농지는 일부만 매입할 경우는 다음 우선순 에 의해 필지별로 매입하되,  

부채규모 이내에서 매입하기 해 필요한 경우 우선 순  조정 가능

      ① 농업진흥지역안 농지 

      ② 농업진흥지역밖 경지정리 는 기반이 정비된 농지

      ③ 농업진흥지역밖 기타농지

       ※ 우선 순 가 같을 경우에는 부채 액, 농지상태 등을 고려하여 매입

   ○ 시설 농업 는  축산업 업 경 체 는  농업용 시설  해 당 부 지(농지) → 

농업용 시설 → 그 밖에 농지 순으로 매입

   ○ 매입가격 : 다음의 평가 액

     - 농지 : 「부동산가격공시 감정평가에 한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액

     - 농업용시설 : 「부동산가격공시 감정평가에 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업자가 임 기간 만료시 을 기 으로 평가한 액

       ※ 시설과 일체된 기 설비, 냉·난방, 통풍  보일러 설비 등 부속 설비는 

시설물 일체로 평가하되, 시설물과 분리되어 있는 시설운  기계류는 무상 

매입, 감정평가 비용은 농지 소유자 부담

   ○ 매매계약 체결 : 매매 의가 완료되고 계약체결  이행사항이 완료된 때

  5. 농지등 의  임

   ○ 임  상자 : 경 회생을 해 농지등을 공사에 매도한 당해 농업경 체

   ○ 임 기간  임 료

       ① 임 기간 : 7년, 평가를 통해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 법시행(‘09.6.30) 에 임 한 것에 해서도 용

        - 임 기간 연장은 공사가 자산증가, 교육․컨설  이수실 , 경 장부 

기록 등을 평가, 60  이상인 경우 승인

          * 임 기간 연장 세부기 은 공사 업무지침에 명시

        - 농업용시설은  조건에 부가하여 연장기간 동안의 감가액을 선납할 

경우 승인 

       ② 임 료 : 필지별 매입가격의 1%이내(매입가격×임 요율)

   ○ 자연재해 등에 따른 임차료의 감면 : 농지규모화사업 임차료 감면기 을 용

  6 . 농지등 의  환 매

   ○ 환매 상자 : 매도 당시 소유자 는 포 승계인

   ○ 환매기간 : 임 기간(임 기간을 연장한 경우는 그 연장한 기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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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매가격

     - 농지 : ‘환매시  감정평가 액’과 ‘농지매입가격과 농지매입가격에 환매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 이 정하는 이자율(연 3%)를 용하여 산출한  

액’  낮은 액(감정평가 비용은 한국농어 공사가 부담)

     - 농업용시설 : 당  매입한 액. 단, 임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당

매입 액에서 감가상각 선납액을 차감한 액

   ○ 환매  수납

     ① 일시납부

      

구  분    액 수 납 시 기 수납방법

◦ 계약 계약 액의 10%  ◦계약체결시 ◦계좌입

◦ 잔  계약 액의 90%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좌입

     ② 분할납부

       - 환매권자가 공사법 시행령 제19조의5 제1항 는 제2항에 따른 임 기간 

에 환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매 의 100분의40이상을 환매 당시

에 납부하고, 잔액은 3년(  제19조의5제2항에 따라 임 기간을 연장

한 이후에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환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남은 

임 기간으로 함) 이내에 3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

       - 상환 리 : 환매가격 산정시 용하는 정책 리(연 3%) 용

          * 분할납부 세부기 은 공사 업무지침에 명시

   ○ 환매신청 : 환매권자는 환매기간 만료일까지 공사지사장에게 환매신청

     - 다음 사유 외에는 공사에 매도한 농지등 부에 하여 신청하여야 함.

      ․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수용되는 농지등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인 사유로 인하여 일부 는 부가 멸실․

훼손 는 유실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공사 지사장이 단한 농지등

 7 . 지원 자 의  사용 용 도

   ○ 공사에 소유 농지등을 매도하기로 합의한 농업경 체의 농지등 매입비

 8 . 지원 형 태   사업의 무 량

   ○ 사업시행기 인 공사에 농지등 매입비 여(농지 리기  융자 100%, 무이자)

   ○ 공사는 매입 농지등의 체를 해당 농업경 체에 임   환매권 보장

 9 . 지원 한 도액  기   범

   ○ 부채규모의 1배 한도 내에서 매입하되, 경 체당 매입 액은 농업인은 10억원, 

농업법인은 15억원을 과할 수 없음

     - 다만, 필지(시설)별 매입에 따라 매입액(감정평가액 기 )이 부채 액의  

1배를 과시에는 부채 액의 10%를 과하지 않는 범 내에서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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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1. 사업신 청 단 계

사업시행지침 통지 → 세부계획 수립․홍보 → 사업신청

농식품부(12월) 한국농어 공사(1월) 농업인 등(연 )

  ○ 사업시행지침 시달( 년도 12월)  공사 사업시행계획 승인(1월)

  ○ 사업시행계획의 공고(1월)  사업홍보(한국농어 공사  농 앙회)

     * 농 앙회와 공동으로 농업경 회생지원제도 홍보 추진

  ○ 농업경 회생지원제도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상담을 실시하고「농업

경 회생자 지원」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해당 농  일선조합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한국농어 공사)

  ○ 융거래확인서( 출내역, 출 용도, 담보제공 부동산 소유 황)  고객종합

상세정보서(타행 여신 황, ․  황)를 경 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신청

인에게 제공(농 앙회)

  ○ 신청서, 경 회생계획서, 부채 증빙자료 등 서류를 신청자 주소지 할 한국

농어 공사 는 농 앙회에 제출(농업인)

      * 신청서 : 공사 본사‧지역본부․지사에 비치, 농지은행포탈(www.fbo.or.kr) 자료실 

 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주요사업에 게재

 2. 사업자  선정 단 계

신청서 수  

감정평가 상자 선정
→

감정평가 실시  

매매 의
→

매입계약 

임 계약 체결

한국농어 공사 한국농어 공사(지사) 한국농어 공사(지사)

  ○ 지원 액에 따른 감정평가 상자 선정기

   - 2억원 이하(지사장), 2억원 과 ～ 5억원 이하(지역본부장), 5억원 과(공사장)

  ○ (지사장)신청서 수, 경 진단반 구성․운 , 지조사, 농업경 실태 평가, 

지사심의회를 통해 2억원 이하 지원 격자를 감정평가 상자로 선정  

2억원 과 지원 격자는 지역본부장에게 추천

  ○ (지역 본 부 장 )심 의 반을  구 성 하 여  지사 추 천 자 에  한  지원  격 여 부   

평가의 격성 검증하고, 농지은행심의 원회를 거쳐 부채규모가 5억원 이하인 

지원 격자는 감정평가 상자로 선정하여 지사에 통지하고, 5억원 과 

지원 격자는 본사에 추천

  ○ (공사장)지역본부장이 추천한 자에 한 본사 농지은행심의회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 상자를 선정하고 지역본부에 통지, 지원 상자 선정 검  지도, 

감정평가법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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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정평가 실시, 장조사 입회  감정평가 결과 검토(지사장)

   - 감정평가 실시 : 공사 본사에서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에 공사 지사장이 평가 의뢰

     *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감정평가비용은 매도 신청자가 부담

   - 장조사 입회 :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해 장조사시에는 지사직원이 

함께 입회하여 조사 실시

   - 감정평가 결과 검토 : 지가격, 인근 실거래가격을 조사하고, 감정평가 액이 

공시지가의 1.8배를 과하거나 공사가 조사한 지가격보다 높은 경우 정

감정을 의뢰하고 본사  지역본부 농지은행 심의회를 통해 감정평가 액의 정

성 등을 심의

     * 본사심의 : 2.5배 과필지, 지역본부 심의 : 1.8배 과 ～ 2.5배 이하 필지

  ○ 농지소유자와 매입가격 의결과에 따라 련서류 등을 비하여 매매계약  

임 계약 체결

 3 . 세 부 계 획 수 립   시행 단 계

 한 국 농어 공 사

  가. 농지등의 매입

  ○ 매매계약 체결 : 지원 상자로 선정된 자와 매매 의가 완료되고, 계약체결  

이행사항이 완료된 때

  ○ 부동산 거래의 신고  소유권 이 등기

  ○ 매매  지  : 계약  지  없이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모든 부채 액에 

해 채권자가 지정한 통장 계좌로 변제 실시(부채규모 1배 과시 

부채 액 변제 후 잔액은 지원 상자 계좌로 입 )

  나. 농지등의 임

  ○ 임 차 계약 체결 : 농지등을 매도한 당해 농업경 체와 임 조건 등 임 차 

의  채권 확보 등을 거친 후 임 차 계약 체결

   - 계약 조건 배시 임 차 계약을 해지(60일 에 통지) 

   - 납부 약정일 20일 까지 고지, 납부 약정일까지 미납시 연체이자 부과

  ○ 임 기간  연 장   승 인  : 신청서 수 1개월 이내 승인 여부를 결정

  다. 행정사항

  ○ 사업추진실  보고 : 분기별로 장 에게 보고(분기 다음달 15일)

  ○ 공사가 매입하여 임 한 농지의 행정기  통보

 사업지원 상 자

  ○ 합의한 매매가격에 이의가 없으면 련 서류 등을 비하여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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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권 이외 제3자의 권리 말소 등 농지매각을 한 제반 사항 이행

  ○ 제반 리 의무 등에 동의시 임 차 계약 체결  임차료 납부

  ○ 임 기간 연장 : 임차기간 연장 신청서를 공사에 제출

     * 신청서, 신청기한, 연장승인기  등 세부 인 사항은 공사업무지침에 명시

  ○ 환매 요청 : 임 기간 에 체 농지 등에 해 환매 요청

 4. 자 배 정 단 계

월별사업자 요구서 

제출
▶

월별자 집행 계획 

수립․제출
▶

자 집행계획 

확정
▶

자 교부 신청 

자 교부

한국농어 공사 기 수탁 리자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 공사

기 수탁 리자

   ○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시행기 인 공사에 월별 지출계획 통보(1월)

   ○ 월별사업자 요구서를 작성하여 기 수탁 리자에게 제출, 자 교부신청

   ○ 융자  여약정 체결 후 여 받아 바로 시·도별로 사업비를 배정하지 않고, 

매입계약 합의로 지사의 자  요청 시 본사에서 수시 배정

   ※ 사업비  정 산

     - 사업정산서 제출 : 연도말까지(공사→ 농림축산식품부)

     - 손익 의 처리 : 사업시행결과 발생되는 손익은 농지 리기 에 귀속

5. 이 행 검단 계

  가 . 사후 리

  사업․ 자 리 주 체 ( 한 국 농어 공 사)

  ○ 농 리상황 조사(매년 11월30일까지)

    - 조사 상 : 당해년도 10월까지 지원받은 임차자  임  농지등

    - 조사내용 : 자경여부, 환매 비 상황, 임 시설 손․변경․멸실 여부 등 

임 차 계약사항 반 여부를 집  조사

    - 조치내용 : 선량한 리가 이행되지 않아 발생한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 

경비는 임차자에게 별도로 부과 징수 등 사후 리 강화

  ○ 경 회생능력 제고 (공사는 해당 농가에 한 담자를 지정, 특별 리)

    - 문 컨설 업체나 자체 경 능력향상 교육 등을 통해 회생능력 제고

  ○ 매입농지 등 구분 리(환매포기농지 등 리)

    - 환매권 포기시 업농업인, 농업법인, 업농 육성 상자, 농업인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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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농업경 을 시작하려는 자에게 매도를 원칙으로 함. 다만, 매각을 

추진해도 매수자가 없거나, 농시기 등을 고려해 우선 임 가 필요한 경우

에는 임 한 후 매각 추진

     * 환매포기농지에 한 농지매도와 계약체결  농지임  등 세부사항은 

한국농어 공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부당 지원여부  자산증감 황 조사(매년 11월 30일까지)

    - 허 ·담합, 지원조건 배 등 부당지원 여부 조사

    - 지원받은 이후 주택, 상가, 콘도  골 회원권 등 자산 구입내역 조사

  ○ 보고(공사 → 농림축산식품부)

    - 농 리상황, 부당지원 여부 조사결과  매입 농지등 리실태 보고 : 12월 20일까지

    - 환매 비실태 조사결과 보고 : 익년 1월 20일까지

  ○ 본사·본부 검·평가 강화, 상시 모니터링 실시 등 기타 사후 리에 한 

사항은 농지규모화사업에 하여 조치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신청  지원 상자 선정 실태 등을 검하여 지침, 계획 등에 반

    - 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4월, 10월)

    - 검반 : 농림축산식품부(주 ), 한국농어 공사 합동 지방문 검

  ○ 검항목 : 지원 상자 격성, 농업경 실태평가 정성, 농 리실태 등

 나 . 제 재   처 벌 내 용

  사업․ 자 리 주 체 ( 한 국 농어 공 사)

  ○ 농 리상황 조사결과 반자 조치사항

    - 즉시 시정기한을 정하여 시정 구, 기한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 유형별 조치

 

유  형  구 내 용 시 정 기 한

◦ 농지등 훼손 ◦ 원상회복 ◦ 3월 이내

◦ , 탁경작 ◦ 본인 는 포 승계인 경작 ◦ 3월 이내

◦ 임차농의 사망 ◦ 포 승계인 승계 ◦ 3월 이내

  ○ 자산증감 황 조사결과 조치사항

    - 자산 미신고, 일시  매각 이후 재취득 등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 : 계약

해제  약  부과

  ○ 계약해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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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임차인이 요구할 수 있는 경우

①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 농지등을 한 때 ①임차농지등이 임차인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 는 일부가 

멸 실  되 어  그  나 머 지  부 분 만

으 로는 임차의 목 을 달성할 

수 없을 때

②임차인이 고의로 임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 하거나 타목 , 

타용도로 사용할 때

③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농지등을 훼손 는 황폐하게 한 때

④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임차료(선납 ) 

납부를 연체할 때

②임차인의 질병․사고, 징집, 취

학, 복역 등으로 임차농지를 경

작할 수 없게 될 때
⑤임차인이 사망하고 농에 종사할 포 승계인이 없을 때

⑥임차인이 산선고를 받거나 국외로 이주할 때 ③당해 농지가 공공용지 등으로 편입

되어 농지 이외의 용도로 형질이 

변경될 때
⑦임차인이 치산 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⑧임차인이 임 차계약을 반하여 임 목 을 달성하기 곤란할 때 ④공사가 임 차계약을 반하여 

임차의 목 을 달성하기 곤란

할 때
⑨당해 농지가 공공용지 등으로 편입되어 농지 이외의 용도로 

형질이 변경될 때

⑩임차인의 경 부실 등으로 계속 임 가 어렵다고 단된 때

  ○ 계약 반에 따른 불이익 처분

    - 허 ․ 담 합 , ․ 변 조  는  기타  부 정 한  방 법 으 로  계 약 을  체 결 하 거 나 

매 도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매매계약 해제  약 을 부과

      * 약  부과 방법 등은 공사 농지은행사업 업무지침에 의함

 6 . 성 과 측 정 단 계

  ○ 년도 사업지원자의 년도 경 성과를 평가(평가기  : 한국농어 공사)

    - 주요평가지표 : 환매 비(자산증가) 실

    - 성과지표 측정(12월～익년도 2월) : 사업지원농가 경 분석 실시

 7 . 사업평가   환 류 단 계

  가 . 사업평가

  ○ 사업만족도, 제도개선 필요사항, 불편사항 등에 하여 설문조사 실시 

    - 조사기  : 한국농어 공사

    - 조사시기  상 : 매년 11월  연도별 사업지원자

    - 조사방법 : 지방문 는 우편 등을 통해 조사  ○ 사업지원농가 경 분석

  ○ 사업지원농가 경 분석

    - 평가기   기간 : 한국농어 공사, 12월 ～익년도 1월

    - 평가 상 : 지원농가의 지원액 비 순자산액 연평균 증가율

    - 평가기  : 자산 증가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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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사업성 과 에  따 른  환 류

  ○ 설문조사 결과 정책  사업지침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반

  ○ 우수 농가에 해서는 임 기간 연장  환매시 우  조건 부여나 농지은행 

임 수탁 농지의 임차 우 조건 부여 방안 등 마련

  ○ 사업평가결과 우수사례에 하여 집 인 홍보·교육 자료로 활용

  ○ 농림사업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Ⅳ. 2016 년도 사업신 청  수 요 조 사  기타 사항

 1. 사업수 요  조 사  홍 보

  ○ 수요조사 : 매년 12월  한국농어 공사 지사는 농업 동조합 조 등을 

통해 부채 농업인에게 사업 안내를 실시하고 사업 지원 희망자 악

  ○ 홍보 : 사업지원 우수사례 발굴․홍보, 사업 안내 리후렛 등 제작․배포

 2. 2016 년도 사업신 청   지원 상 자  선정 안 내

  가. 신청서 제출기  : 신청인 거주지 할 공사 지사

  나. 신청자격

    (1) 일반 농업경 체 : 재해피해율 50% 이상 는 부채 30백만원 이상이고, 

자산 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경 체

    (2) 시설농업 는 축산업 업 농업경 체 : 환매가능성 평가지표가 100% 

이상이고, 총 시설․축산부문 농업소득이 총 농업소득의 80% 이상을 

충족하는 농업경 체

  다.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첨부서류

  라. 지원 상자 선정 : 지조사, 경 실태 평가, 농지은행심의회를 통해 선정

 3 . 기타 사항

  ○ 한국농어 공사는 사업목  달성  효율 인 업무추진 리를 하여 동 

지침의 범  내에서 별도의 업무지침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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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지매 입 · 비 축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입니다

담 당기 담 당과 담 당자 화 번 호

농림축산식품부 농  지  과
과  장  이 정 형

서기   최 동 수

044-201-1731

044-201-1737

한국농어 공사 농지사업1부
부 장   배 석 구

차 장   류 재 길

061-338-5881

061-338-5891

 ※ 이 지침은 사업목 과 근거법령상의 정책방향에 맞게 해석해야 함

Ⅰ. 사업개 요

 1. 목   

  ○ 고령은퇴, 이농· 업 희망농가의 원활한 농지매도 지원을 통한 농지시장 

안정  농지이용의 효율화

    * 농지은행사업  농지매도수탁사업  농지임 수탁사업은 정부의 산이 수반

되지 않는 사업이므로 한국농어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지침으로 별도 운

      (문의: 국번 없이 1577-7770, www.fbo.or.kr)

 2. 근 거 법 령

  ○ ｢한국농어 공사  농지 리기 법｣ 제24조의2(농지의 매입·매도 등) 제2

항, 제34조(기 의 용도) 제1항제5호  제13호, 동법 시행령 제31조(기

에 의한 그밖의 사업) 제7호

  ○ ｢농지법｣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청구)  제33조의2(농업진흥지역의 농지

매수 청구)

 3 .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단  : 백만원)

구    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합  계 392,198 167,439 117,500 144,000 449,317

융  자 392,198 166,498 117,500 144,000 449,317

보  조 - 942 - - -

ㅇ농지매입·비축사업 392,198 167,439 117,500 144,000 449,317

 - 융 자 392,198 166,498 117,500 144,000 449,317

 - 보 조 - 9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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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1. 사업 상 자

   ○ 고령은퇴, 이농· 업 희망농가 등의 소유 농지를 한국농어 공사가 매입

하여 후계농업경 인, 업농육성 상자 등에 장기임

    - 매입 상자 : 이농· 업(轉業), 고령 는 질병 등으로 일시에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 고령 는 질병 등으로 단계 으로 은퇴하려는 농업인(단, 

고령인 경우는 만 60세 이상에 한함),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자

      * 이농· 업(轉業), 고령 는 질병 등으로 은퇴 하고자 하는 경우 자가 소비량 

생산목 으로 3,000㎡ 이하의 소유농지는 계속경작 가능

      * 고령  질병에 의해 단계 으로 은퇴하려는 농업인이란 60세 이상 고령 는 

3개월 이상 질병으로 인하여 농업경 에 종사하기 어려워 경 규모를 축소하

고자 하는 자를 말함

    - 임 상자 : 업농육성 상자, 농업법인, 일반농업인, 귀농인·후계농업

경 인, 기타 새로이 농을 하고자 하는 개인 는 법인

      * 임 상자 선정기 은 공사 업무지침에 명시

 2. 매 입 상  농지

   ○ 농업진흥지역안 공부상 지목이 ․답․과수원인 농지(농지법 제33조의2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매수청구 농지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농지는 매입 상에서 제외

    - 2,000㎡ 미만의 소규모 필지. 다만, 동일인이 소유(공사가 농지매입비축사업

으로 매입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서로 연 한 필지의 농지

로서 그 면 의 합이 2,000㎡ 이상인 농지는 매입 가능

    - ㎡당 감정평가가격이 25,000원(공사 사장이 지역의 농지가격 수 을 감안

하여 따로 가격 기 을 정한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함) 과하는 농지

    -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도시지역 는 

각종 개별법에 의한 개발계획 구역  정지안의 농지

    - 재해 등으로 형질이 변경되어 농작물 경작에 부 합한 농지

    - 농지매매사업(과원규모화사업 포함), 농지구입자 을 지원받은 자가 소유

하고 있는 농지. 다만, 만 65세 이상이거나, 는 심각한 질병 등으로 이농‧

업 는 은퇴하고자 소유농지 부를 매도 는 임 (자가소비량 생산

목 으로 3천㎡이하 소유농지는 계속 경작 가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입

가능

      * 질병 등에 한 기 은 공사 업무지침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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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매매사업(과원규모화사업 포함), 농지구입자 으로 지원한 농지로써 

소유권이 이 되어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지

    - 소유권 외의 권리나 처분 제한이 있는 농지. 다만, 국가기간시설로 인한 

지상권·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농지는 매입가능

    - 소유권 행사에 장애가 되는 철거․이 이 어려운 지장물이 있는 농지. 

다만, 과수목은 공사에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매매계약 에 이 (移轉) 

조치할 경우 매입 가능

    - 투기목 으로 농지를 매입하여 매도하는 자 등 농지시장 안정  농지의 

효율  이용을 한 사업목 에 부 합하다고 단되는 자의 소유농지

    - ｢농어 정비법｣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되어 분양받은 

간척농지. 다만, 8년 이상 경작하고 융자  상환이 완료된 농지는 매입 가능

 3 . 농지 매 입

   ○ 감정평가 실시

    - 공사는 매입신청 농지에 해 농지여부, 매입단가 상한 과여부, 매입필

지 규모 등 매입조건을 고려하여 매입 상농지로서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되는 농지에 해 지사심의회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 상농지 결정

    - 공사에서 직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 의뢰

      * 감정평가 비용은 농지소유자가 부담하며, 과수목은 감정평가 상에서 제외

   ○ 매입가격 결정

    - ｢부동산 가격공시  감정평가에 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액(감정평가 액)으로 매입

    - 농지법 제11조에 따른 매수청구농지는 ｢부동산 가격공시  감정평가에 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산정한 개별 토지 가격)를 기 으로 매입. 다만, 농지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인근지역의 실제거래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거래가격으로 매입

   ○ 지  경계가 불분명한 농지는 경계측량 실시  필지경계를 설치한 후 매입

      ※ 경계측량  필지경계 설치 비용은 농지소유자가 부담

   ○ 매 매 계 약  체 결  : 매 입 가 격  등  매 매 의 가  완 료 되 고  계 약 체 결   이 행

사항 이  완료된 때 계약체결  소유권 이 등기

 4. 매 입 농지 리

   ○ 매입농지는 장기 임 하되, 공익사업 편입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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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 입 농지 임 >

   ○ 임 상자 선정 : 매입농지는 공사에서 임차희망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임 상자 선정 평가기 ’에 따라 지사 심의회 심의를 통해 선정

      * 임 상자 선정 평가기 은 공사 업무지침에 명시

    - 임 제외자 : 동 사업  농지매매사업으로 소유농지를 공사에 매도한 자

    - 매입농지의 효율  이용을 해 일정기간 농지를 매입·비축하여 최 한 

농지를 집단화하여 일  임

   ○ 임 기간 : 5년 (5년 단 로 농지이용실태를 평가하여 재 임 )

   ○ 임 료  결 정  : 공 사가  해 당 지역  농지의  임 료  수 , 작 목 특성  등 을 

고 려 하여 임 상자와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하되, 공사가 조사하여 정한 

임차료 상한을 과할 수 없음

   ○ 임 계약의 채권확보

    - 공사는 채권확보를 해 임차인이 제공하는 부동산에 근 당권 설정등기를 

하거나 보증서를 징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

      * 세부 인 사항은 공사 업무지침에 명시

   ○ 임 료의 납부 : 매년 납부 약정일까지 공사에 납부

   ○ 자연재해 등에 따른 임차료의 감면 : 농지규모화사업 임차료의 감면기 을 용

   ○ 임 농지 리 강화

    - 매 입 농지  벼  이 외 의  타 작 목 을  재 배 하 는  논이 라 도 필요 시 벼 재배용

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논의 형상을 유지

    - 공사는 임차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유휴화 방지를 해 축산단체, 축 ·

농 , 농업기술센터 등과 조하여 조사료, 총체사료벼 등 재배용으로 리 추진

      * 리 방법은 공사가 리기 과 의하여 결정

    - 공사는 매입농지  미임 되고 있는 농지에 해 표시 을 설치하여 무단

경작 지 사  고지, 주기  지조사 등 리를 강화

  <  매 입 농지 매 도 >

   ○ 매입농지는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공사 본사에서 매도

   ○ 매도가격 : 매도시 감정평가 액

     ※ 단, 공익사업을 하여 편입되는 경우는 련 법률에 따름

 5. 지원 자 의  사용 용 도 :  매입 상 농지 매입비

 6 . 지원 형 태   사업의 무 량

   ○ 재원 : 농지 리기 (융자 100%, 무이자)

   ○ 사업비 : 농지 리기 운용계획에 따라 공사에 매년 농지매입비 여

    - 공사는 농지임 료  농지매각 을 농지 리기 에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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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1. 사업신 청 단 계

사업시행지침 통지 → 세부계획 수립․홍보 → 사업신청

농식품부(12월) 한국농어 공사(1월) 농업인 등(연 )

   ○ 사업시행지침 시달( 년도 12월)  공사 사업시행계획 승인(1월 상순)

   ○ 공사에 농지매도를 희망하는 자는 ‘농지매도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농지 

소재지 할 공사 지사에 제출(연  수시)

   ○ 공사로부터 농지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임차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농지소재지 할 공사 지사에 제출(임  공고시)

    * 신청서  구비서류 : 공사 본사, 지역본부, 지사  농지은행포탈(http://www.fbo.kr)에 비치

 2. 사업자  선정 단 계

서류검토 →  지조사 → 지원 상자 선정

한국농어 공사(지사) 한국농어 공사(지사) 한국농어 공사(지사)

 3 . 세 부 계 획 수 립   시행 단 계

  1)  농지매 입

감정평가 의뢰 → 감정평가 검토․심의 → 계약

한국농어 공사(지사) 한국농어 공사 농업인 등(연 )

    *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감정평가비용은 농업경 체가 부담

   ○ 감 정 평가  결 과  검토  : 지가 격 , 인 근  실 거 래 가 격 을  조 사하 고, 감정평가

액이 공시지가의 1.8배를 과하거나 공사가 조사한 지가격보다 높은 

경우 정 감정을 의뢰하고 본사  지역본부 농지은행 심의회를 통해 감정

평가 액의 정성 등을 심의

       * 본사심의 : 본사 2.5배 과필지, 지역본부 심의 : 1.8배 과 ～ 2.5배 이하 필지

    - 농지 소유자와 감정평가 액으로 계약체결 여부 의

   ○ 의결과에 따라 련 서류 등을 비하여 매매계약

    - 소유권 이외 제3자의 권리 말소 등 농지 매각을 한 제반 사항 이행

      * 매입농지는 공사의 일반자산과 구분하여 별도 리

  2)  매 입 농지 임

임 공고 → 신청서 검토  선정 → 임 차계약 체결

한국농어 공사(지사) 한국농어 공사(지사) 농업인 등(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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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사에서 정한 제반 리조건 등에 동의시 채권확보 등을 거친 후 임 차 계약 체결

    - 계약 조건 배시 임 차 계약을 해지(60일 에 통지)

    - 임 료 납부 고지 : 납부 약정일 20일 까지 고지하고, 납부 약정일까지  

미납시 연체이자 부과

   ○ 임 기간 연장 : 임차기간 만료 6개월 까지 임차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

  3 )  행정 사항

   ○ 사업추진실  보고 : 분기별로 장 에게 보고(분기 다음달 15일)

   ○ 공사가 매입하여 임 한 농지의 행정기  통보

    - 분기별로 농지소재지 행정기 (읍·면·동)에 통보, 농지 임 내역은 공사에서 

리하는 산시스템과 농지원부 산시스템을 연계하여 실시간 송신

 4. 자 배 정 단 계

월별자 요구서

제출
▶

월별자 집행 계획 

수립․제출
▶

자 집행계획 

확정
▶

자 교부신청 

자 교부

한국농어 공사 기 수탁 리자 농식품부
한국농어 공사

기 수탁 리자

   ○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한국농어 공사에 월별 지출계획 통지(농식품부, 1월 )

   ○ 월별 사업자 요구서를 작성하여 기 수탁 리자에게 제출, 자  교부 신청

   ○ 융자  여약정 체결 후 여 받아 매입계약 체결시 본사에서 직  자  지원

   ※ 사업비  정 산

    - 사업정산서 제출 : 연도말까지(공사→농림축산식품부)

    - 손익 의 처리 : 사업시행결과 발생되는 손익은 농지 리기 에 귀속

 5. 이 행 검단 계

  ≪ 사후 리  ≫

  사업․ 자 리 주 체 ( 한 국 농어 공 사)

   ○ 매입농지 리상황 조사(매년 11월 30일까지)

    - 조사 상 : 당해 연도 10월말 재 공사가 보유 인 농지  임차인

    - 조사내용 : 임 농지 경작 여부, 임 차 계약 반사항 유무 등 매입농지 

리실태

    - 조치내용 : 반사실 발견 즉시 시정기한을 정하여 시정 구, 기한 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등 사후 리 강화

   ○ 정 매입 여부 조사(연  수시)

    - 공사 본사는 매입 상 농지여부, 매입가격 등 농지의 정 매입 여부를  

조사 분석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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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입 농지등 구분 리

     - 공사는 매입농지 등을 공사자산과 구분하여 리될 수 있도록 매입농지 

리지침 마련, 산시스템 구축  사용자 강화, 부동산 알리미서비스 

등록, 농지은행사업 구분계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정 매입여부 조사  매입농지 리실태 보고(공사 → 농림축산식품부) : 

매년 12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 매입․ 리  임  실태 등을 검하여 지침, 계획 등에 반

    - 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4월, 10월)

    - 검반 : 농림축산식품부(주 ), 한국농어 공사 합동 지방문 검

   ○ 검항목 : 매입농지의 격성  리실태, 매입․임 의 정성, 임

농지 농 리실태 등

  ≪ 제 재   처 벌 내 용  ≫

  사업․ 자 리 주 체 ( 한 국 농어 공 사)

   ○ 채권 리 : 공사는 불건  채권이 발생하 을 때에는 채권 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법  조치 등을 취하여 채권을 회수

   ○ 농 리상황 조사결과 반자 등 조치사항 : 즉시 시정기한을 정하여 

시정 구, 기한 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임 차계약 해지

유 형   구  내  용 시 정 기 한

◦농지 훼손 ◦원상회복 ◦3월 이내

◦ , 탁경작 ◦본인 는 포 승계인 경작 ◦3월 이내

◦임차인의 사망 ◦포 승계인 승계 등 ◦3월 이내

   ○ 계약 반 등에 따른 불이익 처분 : 허 ․담합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와 기타 사후 리 반으로 확인된 경우 

약  부과

       ※ 계약해지, 약 부과 등 기타 사항은 공사 ｢농지은행사업 업무지침｣에 의함

 6 . 성 과 측 정 단 계

   ○ 공사는 매입농지 임 지원 실 을 평가하여 농식품부에 보고(익년 1월말)

     - 평가지표 : 매입농지 임 율(%)

     - 측정방법 : 연도말까지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면 ( 계) 비 임 완료된 

농지면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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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사업평가   환 류 단 계

  ≪ 사업평가  ≫

   ○ 사업만족도, 제도개선 필요사항, 불편사항 등에 하여 설문조사 실시 

    - 조사시기  상 : 매년 11월  연도별 사업지원자

    - 조사방법 : 지방문 는 우편 등을 통해 조사

    - 조사기  : 한국농어 공사

  ≪ 환  류  ≫

   ○ 평가결과를 산편성  제도개선에 반 , 우수사례 홍보․교육

Ⅳ. 2016 년도 사업신 청  수 요 조 사  기타 사항

 1. 사업수 요  조 사

   ○ 매년 12월  한국농어 공사 지사는 사업 안내를 실시하고 사업 수요 악

 2. 2016 년도 사업신 청   매 입 상 자  선정 안 내

   ○ 신청서 제출기  : 농지를 매도,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신청서를   

신청농지 소재지 할 한국농어 공사 지사에 제출

   ○ 신청자격

    - 농지 매도 : 이농· 업(轉業), 고령 는 질병 등으로 일시에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 고령 는 질병 등으로 단계 으로 은퇴하려는 

농업인(단, 고령인 경우는 만 60세 이상에 한함), 농지매수 

청구자

    - 농지 임차 : 업농육성 상자, 농업인, 농업법인, 귀농인·후계농업경 인, 

기타 새로이 농을 하고자 하는 개인 는 법인 등

   ○ 구비서류 : 농지 매도․임차신청서(공사 지사 비치  농지은행 홈페이지 

게재)  첨부서류

   ○ 상자  농지 선정 : 공사 지사는 신청자에 한 제출서류 검토, 지조사 

확인, 매입 상 농지의 정여부 검 등을 실시하고 매입농지  임

상자 결정

 3 . 기타 사항

   ○ 한국농어 공사는 사업목  달성  효율 인 업무추진 리를 하여 

동 지침의 범  내에서 별도의 업무지침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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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농지매 입 · 비 축사업 농지매 도신 청 서

농 지

소유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남/여)

(연  령) (      세)

  화

(휴 폰)

(     )       -

(     )       -
e-mail 주소

매도자

유 형

  ① 이농· 업희망 농업인  ② 은퇴희망 농업인

  ③ 단계  은퇴희망 농업인   ④ 농지법 제11조에 따른 매수청구자

  ⑤ 농지법 제33조의2에 따른 매수청구자

매 도

농 지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지목
면

(㎡)

희망

가격

용도 

지역

진흥지역

여부

소유권

외권리

부

시설

계
  

필지

    

㎡
    원

소유규모                          필지,                         ㎡

기 타

사 항 
 ※ 친환경인증 농지, 임 황, 공유 계, 개발계획구역 편입 등 특이사항 기술

첨 부

서 류

 ① 등기부등본  ② 토지 장등본  ③ 지 도등본

 ④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⑤ 농지원부 등 농업인 확인서류

 (①～④는 인터넷 발 이 가능하며, 희망할 경우 신청인 부담으로 공사에서 발  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와 같이 본인 소유농지를 귀 공사에 매도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는 날인)

한 국 농어 공 사 사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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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농지매 입 ․ 비 축사업 농지임 차신 청 서

1. 신 청 자  황

신청자

성 명
(법인명칭  표자성명)

  화
(휴 폰)

-
-

주 소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생년월일(남/여)
(법인등록번호)

구 분
 ① 업농육성 상자, ②농업법인, ③일반농업인, ④기타 새로이 농을 하고자 

하는 자(후계농업경 인, 귀농인, 법인, 기 생활수 자, 북한이탈주민)

자본(총계)
(※법인만 작성)

원
자산(총계)

(※법인만 작성)
원

2. 임 차신 청 농지 황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 (㎡) 재배희망작물

시․군 읍․면 리․동

계      필지

3 . 농이 용  농지 황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 (㎡) 재배작물 소유여부 비 고

시․군 읍․면 리․동
(소유/임차)

계     필지

4. 농업경 기술  문 성
 ( 1)  교 육 훈련  실 ( 최 근  10년 이 내 )

교육일시 교육시행기 교육기간 교육내용

 ( 2)  랜드 ․ 품질 인 증  보 유  황

명    칭 인가기 유효기간 련작물

와 같이 귀 공사 소유농지를 임차․ 농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는 서명)

첨부서류 : 1. 토지등기부등본, 임 차계약서 등 농이용 농지 황 확인서류

           2. 농업경 기술 련 교육 이수실 , 랜드‧품질인증‧친환경인증 등 확인서류

           3. 임차농지 농계획서, 4. 년도 결산 차 조표(법인만 해당)

한 국 농어 공 사 사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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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2년까 지 2013 년 2014년 2015년 2016 년이 후

ㅇ우수종묘증식보

기반구축
41,748 22,800 22,697 17,859 58,127

 - 국  고 17,657 10,024 10,828 8,520 27,460
 - 지방비 17,147 9,904 10,318 8,119 27,157
 - 자부담 6,944 2,872 1,551 1,220 3,510

4 종 자 산 업 기 반 구 축 사 업

 ①  우 수 종 묘 증 식· 보 기반구 축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입니다.

담 당기 담 당과 담 당자 화 번 호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과  장 홍 성 진

사무  하 성 태

044-201-2471

044-201-2481

Ⅰ. 사업개 요

 1. 목   

  ○ 식량·원 ·특용작물 등의 우수한 종묘(종자)를 농업인에게 효율 으로 증식․

보 할 수 있는 기반조성(시설․장비) 지원

 2. 근 거 법 령

  ○ ｢종자산업법｣ 제10조제1항  ｢자유무역 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의 지원에 

한 특별법｣ 제5조제1항

 3 .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단  : 백만원)

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1. 사업 상 자  

  ○ 지방 자 치 단 체  : 시․도  시․군(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 생산자 단 체  : ① ｢농업 동 조 합 법｣에  따 른  조 합   그  앙 회

     ②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43호(농림축산식품부장 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 )｣에 따른 생산자 단 체   아 래 에  해 당하 는  단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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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 자 격   요 건

  ○ 「농림축산식품분 야  재 정 사업 리  기본 규 정 」( 이 하  ‘ 기본 규 정 ’ )  별 표5에 

따른 농업법 인  지원 요 건  수

  ○ 사업부지 사  확보

    - 사업 정 부지에 종자생산시설 설치 가능여부를 사업신청 에 필히 확인

하여야 함(사업 상자 선정 완료 후 사업부지 변경은 원칙 으로 불인정)

    - 사업 부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 종자업 등록

    - 민간사업자의 경우 사업신청 이 에 종자산업법 제37조 규정에 따른 종자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단,「농업 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앙회, 

육묘(실생․ 목) 생산 농법인은 제외)

  ○ 농업경 정보 등록

    - 시군 등의 사업부서장은 농업경 체 등록 DB를 확인하여 경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 체의 사업신청 제외 등 기본규정 제28조에서 정한 요건을 수하여야 함

  ○ 소속 시․군(사업자가 시․도인 경우 시․도)의 해당품목 재배면  기

    

지원분야 재배면 (이상) 지원분야 재배면 (이상)

◦씨감자 300ha ◦과수 묘목 500ha

◦고구마 종순 300ha ◦화훼 종묘 -

◦약용작물 종자 500ha ◦녹비작물 종자 -

◦버섯 종균 연면  2ha ◦종묘삼 200ha

◦육묘(실생․ 목) - ◦마늘 종구 300ha

◦딸기 종묘 50ha

  ※ 사업신청서 제출 시 사업지원자격  요건확인서[양식2] 제출

 3 . 지원 내 용

  가. 지원내역

  ○ 시설 : 유리온실, 비닐온실, 망실하우스, 조직배양실, 종균배양실, 온 장고, 작업장, 

양액재배시설, 건조시설, 정선시설, 기타 종묘생산  품질 리에 필요한 시설 

  ○ 장비 : 종기, 수확기, 선별기, 배지배양기, 종균 종기, 지게차, 동력운반차, 

발아시험기, 종묘 생육환경 모니터링 장비, 기타 종묘증식  품질

리에 필요한 장비 (승용․승합차량  범용 트럭은 지원 상에서 제외)

     ※ 농기계로 등록된 품목은 한국농기계공업 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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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시설설치 지원기 (단가)

  

시설구분
기 단가

(한도)
비     고

유리온실

600천원/m
2

(1,000m
2 

기 )

▫온실 구조물  기  시설을 포함한 액

- 구조물, 피복(유리), 기시설, 천측창 자동개폐장

치, 난방, 차 , 환기팬, 포그시스템 등 포함(아래

의 내부시설 제외)

비닐온실

90천원/m2

(1,000m2 

기 )

▫비닐온실 구조물  기  시설을 포함한 액

- 구조물, 피복(비닐), 커튼, 자동개폐장치 등 포함(아래의 

내부시설 제외)

▫원 ·특작시설 내재해형 기  수

▫자재 소요내역  시설단가는 (사)한국농업시설 회

(www.akaf.or.kr) 참조

50천원/m2

(10,000m2 

기 )

온실내부

시설
90천원/m2

▫온실 내의 양액재배시설, 복합환경제어시설, 용수 공  

 시설, 제습시설, 살수장치 등 종묘생산에 필요한    

 온실(유리․비닐) 내부시설 설치 비용

망실하우스

40천원/m
2

(10,000m
2 

기 )

▫원 ·특작시설 내재해형 기  수

조직배양실
2,000천원/m2

(330m2기 )

▫다음의 시설을 포함한 기 단가

- 배양실, 멸균실, 무균실, 실험실, 검정실, 기계실, 기

타 부속 시설 등

종균배양실
650천원/m

2

(330m
2

기 )

▫다음의 내부시설을 포함한 기 단가 

- 기시설, 소방시설, 냉장·냉동시설, 냉·난방시설, 

가습시설, 환기시설, 공조시설 등

온 장고
1,000천원/m

2

(330m
2

기 )

▫ 온유통시설 지원사업 기 단가 용(99～660m
2 

기 )

정선시설
1,700천원/㎡

(330㎡기 )

▫다음의 장비를 포함한 기 단가

- 략정선기, 정 정선기, 장빈, 포 합기 등

냉난방시설 비고참조 ▫기본규정 별표3에 따른 기 단가 용

   주) 1. 정해진 기 단가 범  내에서 사업을 신청하되, 설치규모․설치내역 등에 따라 단가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업체 견  등을 통하여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

      2. 기 단가를 과하는 경우 서로 다른 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2개 이상의 업체에서 

발 한 사업비 산출 근거자료(견 서, 원가계산서 등)를 구비(소  시․도에서 타당성 검토)

      3. 지원기 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장비는 업체 견 , 시  시세 등을 고려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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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요재산 사후 리기간

요재산 사후 리기간 처분제한기

￭ 부동산(토지, 건물 등)  유리

온실
10년 「보조 의 리에 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

변경, 양도, 교환, 여, 

담보제공 등을 함

￭ 부동산이 아닌 시설·장비

   (이동식 5백만원, 고정식 10백만원 

이상) 

7년

   주) 1. 보온커튼, 지주 , 미니스 링쿨러 등 소모성 기자재는 요재산에서 제외

      2. 보조시설 리 장은 통합 리시스템을 통해 등록· 리

  라. 지원제외 상

  ○ 토지구입  부지조성 비용

  ○ 시설‧장비 임차료, 종자구입비 등 운 자

  ○ 사업목 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  장비 구입비용

 4�� ������ 	

�

  ○ 우수한 종묘를 농업인에게 효율 으로 증식·보 할 수 있는 기반조성(시설·장비)

 5. 지원 형 태   사업 의 무 량

  가. 지원조건

  ○ 지자체 : 국고 50%, 지방비 50%

  ○ 민  간

    -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버섯 종균, 마늘 종구)

    -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종묘삼)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딸기 원묘․보 묘, 육묘(실생․ 목), 씨감자, 과수 묘목)

   ※ ‘16년도부터는 지원조건 변경(통일) 정(지원조건은 ’16년도 산안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

   ※ 지자체가 사업주체로 상 단계부터 보 종까지 생산하는 사업 추진 시, 1ha이상 면 이 

소요되는 종묘생산용 망실하우스 설치는 생산자단체  농업인 등과 약(10년 이상)을 

체결하고 자부담(생산자  농업인)을 추가하여 추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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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소당 지원기

사업비 1년 국고지원액 지원분야(사업주체)

20～30억원

(사업기간 
2년)

지자체 : 5～7.5억원
민  간 : 3～7.5억원

▫씨감자(시․도, 시․군, 생산자단체)
▫고구마 종순(시․도, 시․군)
▫약용작물 종자(시․도)
▫버섯 종균(시․도, 시․군, 생산자단체)

12～20억원

(사업기간 
1년)

민  간 : 3.6～6억원 ▫육묘(실생․ 목)(생산자단체)

8～12억원

(사업기간 
1년)

지자체 : 4～6억원
민  간 : 2.4～3.6억원

▫딸기 원묘․보 묘(생산자단체)
▫과수 묘목(시․도, 시․군, 생산자단체)
▫화훼 종묘(시․도, 시․군)
▫녹비작물 종자(시․도, 시․군)

5～8억원

(사업기간 
1년)

지자체 : 2.5～4억원
민  간 : 1.5～4억원

▫종묘삼(생산자단체)
▫딸기 원원묘(시․도)
▫마늘 종구(시․도, 시․군, 생산자단체)
▫육묘(실생․ 목)(생산자단체)

   주) 1. 개소당 총 사업비 범  내에서 사업신청(부담비율 수), 지방비  자부담 추가를 통한 규모확  가능

      2. 개소당 총 사업비 범  내에서 사업신청자가 없는 경우, 추가공모를 통해 지원규모가 

작은 사업 상자(분야별 최소규모의 70% 이상)에게 지원 가능

 6 . 지원 한 도액  기   범

  ○ ｢3. 지원내용｣에 명시된 기  용

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1. 사업신 청 단 계

  

기본계획 수립
각 시․도 통지 ⇒

사업 기본계획 
홍보 ⇒

사업신청서 제출
- (지자체사업) 시․군 → 도
- (민간사업) 희망자 → 시․군  
   → 도

농식품부( 년도 
8～9월)

지자체( 년도 
8～9월)

도( 년도 9월말) → 
농식품부 수

  ○ 신청서양식 : AgriX, 농식품부 홈페이지의 사업시행지침  사업공고 공문 참조

2. 사업자  선정 단 계

  

외부 문가를 
포함한 선정 원회 

구성
⇒ 사업 평가 기본계획 

수립
⇒

서면 는 공개발표 평가 후 선
정결과 지자체 통지 *필요시 
장평가 포함 가능

농식품부( 년도 9월) 농식품부( 년도 
9월) 농식품부( 년도 10～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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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 평가시 인센티 /페 티 부여

    < 인센티 (가 ) >

     ① 지역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되거나, 타 지자체와 연계하여 공동 신청(+5 )

     ② 연 에 실시한 차년도 사업 수요조사 시 수요를 제출한 경우(+5 )

    < 패 티(감 ) >

     ○ 년도 집행실 이 부진한 지자체(시·도)에서 제출한 사업 체(-3～-5 )

       - 년도 집행률 50% 미만 사업이 있는 경우 -5 , 50%이상～90%미만 -3

         * 해당연도 사업이 완료된 경우(정산 결과 집행잔액 반납 등)는 제외

 3 . 세 부 계 획 수 립   시행 단 계

  

세부 사업계획서 작성 ⇒
세부사업계획서 

검토 조정 후 제출 ⇒
세부사업계획서 검토 

확정 시달
시․군 는 

사업시행자(당해년도 
1월)

시․군 → 도
(당해년도 1월)

농식품부(당해년도 
1～2월)

  ○ 사업계획 변경 차

    - 직 ·간 보조사업자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주체, 지역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변경 요청

     ▪사업비의 30% 미만 변경시 : 시․도지사는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변경

승인 후 그 결과(검토의견 포함)를 농식품부로 제출

     ▪사업비의 30% 이상 변경시 : 시․도지사는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

계획 변경안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농식품부에 변경승인 요청 

 4. 자 배 정 단 계

  ○ (시․도) 시․군으로부터 사업실 이 첨부된 자 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사용 정월의 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자 배정을 요구

  ○ 기본규정 상 일정규모 이상인 민간보조사업은 사업주 기 (해당 시·군)이 

입찰방식으로 사업수행자(시공사) 선정  사업비 정산  문회계 법인의 

회계검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공시(회계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비로 충당 가능)

  ○ 부가가치세 환 액을 미리 추산하여 사업계획 수립시 추가 투자할 수 있음

  ○ 사업비는 자부담 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되, 착수시 100분의 50을 집행하고 

이후 사업실 에 따라 집행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보조  리에 한 법률」, 「농림축산

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등 련 법률  규정에 따름

 5. 이 행 검단 계

  ○ 사업집행단계 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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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 검 : 사업추진 실   실집행실  검(연 2회 이상)

                 (사업자→시·군→시·도→농식품부로 집행실  제출)

                   * 필요시 증빙자료 검  장 검 실시 

    - 장 검 : 8월 이  기간을 정하여 농식품부․지자체 합동 검

 6 . 사후 리 단 계

 ○ 사후 리 시기, 방법  검항목

    - 방    법 : 연1회(1월31일) 운 실 보고서 제출(시·도→농식품부)

    - 검항목 : 생산  공 실 , 요재산 황  리, 사업추진효과 등

    - 사후 리 기간 : 사업 완료 후 7년

       * ‘15년에 완공되는 사업부터 용되며, ’14년 완료사업까지는 지원 당시의 지침을 따름

      ** 건물, 유리온실 등 리기간이 10년인 요재산은 10년간 통합 리시스템을 통해 리

 《제 재   처 벌 내 용 》

 ○ 보조 이 교부 목 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된 경우에는 보조  

회수  기본규정 제63조(지원의 제한)에 따라 사업자 의 지원을 제한

Ⅳ. 2016 년도 사업신 청  수 요 조 사  기타 사항

 1. 2016 년도 사업수 요 조 사

  ○ 실시방법  시기 : 공문시행(농식품부→시·도), 2015년 3～4월

    주) 행 지원분야  추가 희망 분야의 사업을 포함하여 수요조사 제출

 2. 2016 년도 사업신 청   지원 상 자  선정 안 내

  ○ 2016년도 사업 신청  사업 상자 선정 : 2015년 8～10월

    - 2016년도 사업규모는 사업수요  ‘16년도 산 편성 결과 등에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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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 수 인 공 수 분 용 꽃가 루 채 취 단 지조 성 사업

▶ �������	
������������������������ .

담 당기 담 당과 담 당자 화 번 호

농림축산식품부 원 경 과

과  장 이 식

사무  이명남

주무  이유리

044-201-2251

044-201-2252

044-201-2253

Ⅰ. 사업개 요

 1. 목   

  ○ 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과수인공수분용 꽃가루에 한 국산화로 고품질 

과실생산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 꽃가루 채취 용포장 조성으로 인공수분용 꽃가루 일 생산․공 체계 구축

 2. 근 거 법 령

  ○ 자유무역 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한 지원)

 3 .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단  : 백만원)

구   분 2012년까 지 2013 년 2014년 2015년 2016 년이 후

합  계 - 2,174 1,450 725.0 5,801

국  고 1,087 725 362.5 2,901

지방비 652 580 217.5 1,595

자부담 435 145 145.0 1,305

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1. 사업 상 자

  ○ 사업주 기  : 시·도지사 는 시장·군수

  ○ 사업 상자 : 지방자치단체, 농 (품목, 지역),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조합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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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 자 격   요 건

  가 . 자 격   요 건

   ○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채취단지(이하 “꽃가루채취단지”라 함)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확보가 가능한 시·도 는 시·군(이하 “지자체”라 함), 

농 , 농업법인 등

     - 사과·배 주산지 농 (품목·지역)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우선지원

   ○ 농업법인은「농어업경 체 육성  지원에 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

경 정보를 등록한 법인이어야 함.

  나 . 지원 제 외 자

   ○「농어업경 체 육성  지원에 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농업법인

   ○ 농림사업  농업 련 지원사업 추진  사업부실, 보조  부당수령, 기타 

문 제 발 생 등 으 로  련 규 정 에  따 라  사업 참 여 제 한  기간 이  끝 나 지 않 은 

농업법인  련자

 3 . 지원 상

  가 . 지원 내 역

   ○ 기반조성 : 수목제거·정지작업, 퇴비구입․살포, 정개발, 수· 비시설, 

배수시설, 묘목구입·식재, 지주시설, 기시설 등

     - 농로개설, 농기계(트랙터, 스피드스 이어, 리기 등) 등은 지원제외

   ○ 꽃가루 채취장비 : 약채취기, 약정선기, 개약기, 화분정선기, 화분냉동고, 

항온항습기, 생물 미경, 컴퓨터, 기타 실험용 집기 등 ���������	
, 

���������
   ○ 건축비 : 꽃가루 채취시설  리시설 등

 나 . 요 재 산 사후 리 기간

  ○ 꽃가루채취단지조성 완료 후 10년이상 꽃가루를 생산·공

  ○ 요재산 사후 리기간 : (건물) 공일로부터 10년, (부동산의 종물) 공일로부

터 7년,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구입일로부터 5년

 4. 지원 자 의  사용 용 도

  ○ 지원되는 자 은 과수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을 한 기반조성, 시설 설치 

 기계·장비류(기자재) 구입을 한 용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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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지원 형 태   사업 의 무 량

  ○ 국고 재원 : 자유무역 정이행지원기 (FTA기 )

  ○ 지원비율

    - 지자체 추진사업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민간(농 , 농업법인 등) 추진사업 : 국고보조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사업의무량 : 꽃가루 채취단지조성 면 이 1.0ha 이상이어야 함.

  ○ 사업자는 사업완료일로 부터 10년 이상 꽃가루를 생산·공 하여야 함.

 6 . 지원 한 도액  기   범

  ○ 지원단가 : 725백만원(국비 362.5백만원 이내, 5ha/1개소 기 )

    - 개소당 사업비가 지원한도를 과하는 경우 자부담으로 추진

 《 시설 설 치  지원 기 ( 시)  》

   ○ 기반시설 조성단가(1ha 기 )

품   명 규   격 단 수 량
단 가

( 천 원 )

액
( 천 원 )

합   계 7 6 , 428

기반시설 

묘목식재

수목제거
굴삭기 일 8 400 3,200

기술인부 인 30 150 4,500

정지작업 트랙터 일 3 150 450

수 비시설 스 링쿨러 식 1 9,000 9,000

배수시설 400m 식 1 9,300 9,300

지주시설 Y자형 식 1 25,348 25,348

퇴비구입 20kg 포 2,000 3 6,000

퇴비살포 일반인부 인 12 70 840

묘목구입 1년생 주 500 10 10,000

재식비용 일반인부 인 12 70 840

부 가 세 10% 6,950

   *  꽃가루 생산량(1ha) : 50kg(본답 380ha 인공수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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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장비 기 단가(개소/5ha 기 )

품   명 규   격 단 수 량 단 가
( 천 원 )

액
( 천 원 )

합   계 3 42, 6 7 0

꽃가루 

채취  

검증장비

약채취기 L95×B50×H84 15 1,500 22,500

약정선기 L60×B30×H30 15 1,000 15,000

개 약 기 500ET 50 1,400 70,000

화분정선기 L24×B34×H47 5 600 3,000

자 울 2 300 600

화분냉동고 L80×B70×H165 2 3,200 6,400

항온항습기 L75×B59×H40 1 2,200 2,200

생물 미경 1 2,500 2,500

부수장비 기 타 종 20 50 1,000

컴 퓨 터 2 1,500 3,000

테 이 블 조 2 300 600

수 납 장 조 3 300 900

기타집기 조 1 2,000 2,000

부 가 세 10% 12,970

소   계 142, 6 7 0

리  

검증시설

건 축 비 165㎡ 3.3㎡ 50 4,000 200,000

소   계 200, 000

   *  기반시설 조성  시설·장비 기 단가는 시이며, 설치규모, 설치내역 등에 따라 
단가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업체 견  등을 통하여 실제 소요비용 산정

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1. 사업신 청 단 계

기본계획(사업시행지침 등) 
통지

→ 세부계획 홍보 → 사업신청

농식품부(12월)
시‧군‧구, 
농 앙회, 

과수농 연합회(1월)

시·군·구, 품목·지역 
농 , 농업법인 
등(2월말)

  ○ 사업신청서 : 별지 서식 참조(농업인 개인은 사업 상자 아님)

      * ‘15년도 사업 신청은 ’14.12월말까지이며, 선정은 1월  격자 선정 정

  ○ 시장·군수는 내 농 ·농업법인(이하 “사업자”라 함) 등에 사업내용 홍보(1월말)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 는 사업자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부지확보 

련서류 등을 시·도지사 는 시장·군수에게 제출(2월말)

    - 시장·군수는 부지확보여부  해당부지의 계법령상 여부 등에 해 철  확인

      * 시·도에서 사업을 직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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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자  선정 단 계

 

지원 상자 추천 →
지원 상자 심의 

추천
→

사업신청서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격자 선정

시‧군(3월말) 시‧도(4월말) 농식품부(5월말)

  ○ 시· 도지사는  시장 · 군 수 (사업자 )로  부 터  제 출 된  사업신 청 서를  검토 한  후 

의 견 을  첨 부 하 여  농식품부 장 에 게  제 출 (4월 말 )

  ○ 농식품부는 사업신청서를 검토하여 사업지원 상자를 선정하고 시· 도에 통지(5월말)

    - 사업 상지역 장실사  운 계획 등을 종합 으로 검토하여 격자 선정

 3 . 세 부 계 획  수 립   시행 단 계

 

세부사업계획서 
작성·제출

→
세부사업계획서 
검토 조정 후 승인

→
세부사업계획서 

보고
선정된 사업 상자 
→ 시‧군(11월말)

시‧군 는 
시‧도(익년 1월)

시‧도 → 
농식품부(익년 1월말)

  ○ 선정된 사업 상자는 사업비 범  내에서 세부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 시·

도지사(시장· 군수)에게 제출(11월말)

    - 사업신청시 제출한 계획서에 월별 추진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다 구체 으로 작성

  ○ 시· 도지사(시장· 군수)는 세부사업시행계획서를 검토·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 에  보 고 (익 년 1월 )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세부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사업 착수

 《 사업계 획  변 경 차 》

  ○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사업 상지역, 지원시설·장비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가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  기 (시·도 

는 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사업목 과 지원기 에 부합되는 범  내에서의 세부사업간 물량조정  

지원단가 총액 조정, 지원단가 내 품명과 세부단가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  기 에서 검토하여 집행함

    - 단, 지원단가 총액을 30%이상 과 변경할 경우 농식품부에 사 승인 후 변경집행

  ○ 사업계획에 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주요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식품부의 사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함

 4. 자 배 정 단 계

  ○ 농식품부장 은 시·도지사로부터 보조  교부신청을 받아 보조  교부결정 

통지  보조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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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 상자에 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검하고, 

사업 진척도에 따라 분기별 사업비를 농식품부에 요청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 상자에게 자부담액을 먼  집행하게 한 후 

공사실 에 따라 보조  집행

  ○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지원 비율에 따라 보조 을 지 하되 사업비를 과할 

경우 자부담으로 충당

  ○ 기타 사업비 집행· 리에 한 사항은 산 련 법령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름

 5. 이 행 검단 계

  ○ 사업비 집행단계 검

    - 집행 검 : 사업추진 실   실집행실  검(분기 1회)

                 (시·군 는 시·도가 검 → 농식품부로 집행실  제출)

      *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 장 검 : 8월 이  기간을 정하여 농식품부·지자체 합동 검

 6 . 사후 리 단 계

  ○ 사업 검 시기, 방법  검항목

   - 방    법 : 연1회(1월31일) 운 실 보고서 제출(시·도 → 농식품부)

                 * 보조시설 리 장은 통합 리시스템을 통해 등록· 리

                 농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연 3회 이상 사업 검

    - 검항목 : 생산  공 실 , 요재산 황  리, 사업추진효과 등

  ○ 요재산 사후 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완료 후 10년이상 꽃가루를 생산·

공 할 수 있도록 사후 리를 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 사업추진 실 (생산·

공 실 )을 매년 8월말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과수인공수분용 꽃가루채취단지조성사업으로 설치·

공 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지 확인하고 

기본규정 제67조(사업의 리 책임 등)에 따라 사업 리 차 이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장비 등 

리 장을 공시하는 등 정한 조치

   - 요재산 사후 리기간에 용도변경, 양도, 교환, 여, 담보제공 등을 해서는 

반드시 농식품부장 의 승인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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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 재 산의  사후 리 기간  》

재 산명
사후 리 기간

처 분 제 한 기
부 터 까 지

-건물 공일 10년간

보조 의 리에 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여, 담보제공 등

-부동산의 종물

  (건물 내 기계 설 비 )
� 7년간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제 재   처 벌 내 용  》

  ○ 보조 이 교부 목 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된 경우에는 보조

 회수  기본규정 제63조(지원의 제한)에 따라 사업자 의 지원을 제한

 7 . 사업평가   환 류 단 계

  ○ 사업평가 : 농림축산식품부 평가 담부서에서 농림축산사업 성과평가 실시

    * 성과지표 : 꽃가루채취단지 조성면 을 기 으로 년도 추진성과를 평가

  ○ 환류 : 농림축산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산 반   제도개선 사항 환류

Ⅳ. 2016 년도 사업신 청  수 요 조 사  기타 사항

 1. 2016 년도 사업 수요조사

  ○ 실시방법  시기 : 공문시행(농식품부 → 시·도지사, ‘14.12)

    - 제출방법 : 첨부물 없이 신청서만 제출

 2. 2016 년도 사업신청  지원 상자 선정 안내

  ○ 신청서 제출기  : 시장·군수 는 시·도지사

  ○ 제출기한 : 사업 상자(‘15.2) → 시장·군수(’15.3) → 시·도지사(‘15.4)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신청자격 : ’15년도 신청자격과 동일(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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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2년까 지 2013 년 2014년 2015년 2016 년이 후

합계 102,000 33,000 30,000 14,000

국고 102,000 33,000 30,000 14,000

지방비 - - - -

융자 102,000 33,000 30,000 14,000

자부담 - - - -

5 해 외 농업개 발 ( 융 자 )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제 력총 과 입니다.

담 당기 담 당과 담 당자 화 번 호

농림축산식품부 국제 력총 과
과  장 최병국
사무  이행우

044-201-2011
044-201-2020

한국농어 공사 국제 력총 부
부  장 박재근
차  장 안성수

061-338-6521
061-338-6522

Ⅰ. 사업개 요

 1. 목

  ○ 우리 농산업의 외연확   비상시 식량자원 공 처 확보를 한 해외농업

개발 진출기업 지원

   - 진출기업의 지 조기정착  기반마련을 해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비

ㆍ농기계 구입비, 유통에 필요한 건조ㆍ 장ㆍ가공시설 설치비 등 융자

 2. 근 거 법 령

  ○ 해외농업개발 력법 제2조, 제3조, 제7조, 제25조 등

  ○ 「농어업․농어   식품산업 기본법」 제58조

  ○ 「한국농어 공사  농지 리기 법」 제34조

 3 .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단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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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1. 사업 상 자  

  ○ 해외농업개발사업자(해외농업개발 력법 제7조),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  

해외농업개발투자 문회사(해외농업개발 력법 제11조)  융자 을 

신청하여 상자로 선정된 자

 2. 지원 자 격   요 건

  ○ 해외농업개발사업 경험  기반이 축 된 사업자

  ○ 해외농업개발사업자  시설 설치  농산물 재배 등을 한 토지를 임차, 

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 거나, 지 기업 지분참여 등이 확정된 자

  ○ 타당한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담보 제공 능력 등 충분한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자

  ○ 해외농업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

이 가능한 자

  ○ 해외농업개발 력법 제33조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는 

부에 한 정부의 반입명령에 한 이행이 가능한 자

  ○ , 옥수수, 콩 등 식량․사료작물로서 국내 농산물과 경합되지 않는 작물

개발자 우선 지원

  ○ 개발 규모가 크거나, 향후 규모화가 가능한 사업자 우선 지원

  ○ 곡물 수출 여력이 있고, 개발도입 잠재력이 크며, 수출이 가능하도록 제도·

기반이 갖추어진 국가 진출자 우선 지원

   - 식량 순수입 빈곤국(식량 원조 수혜 등), 정치  불안정 등으로 투자․국외

여행 등에 우려가 있는 국가 진출자는 원칙 으로 지원 상에서 제외

  ○ 수 조 , 가격안정 등 공공의 목 을 해 국가기 (정부사업 행기  

포함)이 행하는 사업 우선 지원

 3 . 지원 상

  ○ , 콩, 옥수수, 카사바 등 국내 수요가 많고 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농산물

의 생산, 가공(생산과 연계되는 가공), 유통ㆍ 매 등에 필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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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 자 의  사용 용 도

  ○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비, 농비(종자, 비료, 농약 등 구입비) 

 부 시설 설치비

  ○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건조ㆍ 장ㆍ가공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기타 해외농업개발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된 비용 등

    * 단, 인건비 등은 융자지원 상에서 제외

 5. 지원 형 태   사업 의 무 량

  ○ 국고 융자지원( 리 연 2.0%, 5년 거치 10년 상환), 융자 상 소요 사업비의 

70% 이내 

   - 비상시 정부의 해외농업자원 반입명령(해외농업개발 력법 제33조 련)에 

따라, 개발한 해외농업자원의 부 는 일부를 반입하여야 함

 6 . 지원 한 도액  기   범

  ○ 사업자별 지원 한도는 연간 융자 상 소요 사업비의 70% 이내를 원칙으로 함

   - 단, 사업자별 융자지원액  비율은 연간 산 규모  융자 신청 규모 등을 

감안하여 융자심의회에서 결정

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1. 사업신 청 단 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 상자, 융자 규모, 융자 조건 등을 포함하여 사업 계획 공고

 한 국 농어 공 사

  ○ 융자 사업자 모집 공고  신청서 수

  ○ 사업신청 내용 검토 후 정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 에게 보고

  ○ 신청서류 법률 검토, 상자 선정 등을 한 융자 심의회 운  등

 사업( 신 청 )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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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에 융자 신청서와 련서류를 구비하여 한국농어 공사에 제출

('15. 6. 30.까지 수시로 가능)

    

<구비서류>

    ① 해외농업개발자  융자( 출)신청서, ②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 신고수리서, 

③ 사업계획서, ④ 경제성  기술평가 련자료, ⑤ 련계약서, ⑥ 투자 상국 

투자승인서 는 인가서, ⑦ 법인등기등기사항 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 ��� 	�� ����

농림축산식품부

  ○ 해외농업개발 력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융자심의회 구성

   * 융자심의회 기능

   - (1차 심의) 융자신청자의 사업계획에 한 서류  면담심사 후 융자 우선 상자 선정

   - (2차 심의) 지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융자 상자  융자지원액 결정

한 국 농어 공 사

  ○ 사업자가 융자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 등 련 자료 사 심사

   - 사  법률 검토  회계 자문 등 융자심의회에 상정할 심의서 작성

    * 법률 검토  신용조사, 사업성 검토 등 문사항에 하여는 문기 에 의뢰하여 

작성 가능

  ○ 융자심의회를 개최하여 융자 신청 건에 해 해당 분기 익월에 심의 실시

   - 융자심의회(1차) 결과 융자 우선 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를 상으로 해외 

지실사 실시  지실사 결과를 융자심의회(2차)에 보고

  ○ 융자심의회 심의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 에게 보고

사업( 신 청 ) 자

  ○ 융자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공  사업계획 설명 등 면담 비

 3 . 세 부 계 획 수 립   시행 단 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계획 수립ㆍ공지  농어 공사에 사업 시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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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농어 공 사

  ○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와 사  의  변경 승인 요청

 4. 자 배 정 단 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 리기  지출계획에 따라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월별 지출계획을 한국

농어 공사에 통지  자  배정

한 국 농어 공 사

  ○ 융자 신청 건에 하여 담보설정, 출시기 등을 의하여 자  지출

  ○ 분기별로 사업추진상황, 자 집행상황 등을 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비 정산

   - 농지 리기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말까지 집행한 사업비를 정산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 에게 승인 요청

사업( 신 청 ) 자

  ○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농어 공사에 자 출 신청

  ○ 출 련 추가 자료 요구시 제출

 5. 이 행 검단 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단계, 사업완료 이후의 장의견  기타 제도개선 사항 발굴을 

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 사항은 제도개선 추진

한 국 농어 공 사

  ○ 사업완료이후 융자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매년 말을 기 으로 사업운

황 등을 검하여 문제 이 있을 경우 책을 마련하여 보고

   - 필요시에 지 검을 통해 운  상황을 정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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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 청 ) 자

  ○ 사업 완료 후 융자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매년 말을 기 으로 사업운

상황을 한국농어 공사에 제출

   - 사업 운  상황 악에 필요한 추가자료 요청 는 장 확인 시 조

 6 . 사후 리 단 계

  ○ 융자 을 지원받은 사업자를 상으로 융자 의 부 정한 집행 방지 등을 

해 지 검 등 사후 리 실시 

   - 한국농어 공사는 사후 리 계획 수립  지 검 실시(연 3회 이상)

   - 융자  목 외 사용ㆍ사업부진 확인 시 시정요구  융자  회수 등 조치

 7 . 사업평가   환 류 단 계

  ○ 사업평가

   - 년도 융자 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하여 사업추진실 , 자 집행 실  

등을 정기 으로 평가

   - 필요시 문가를 포함한 사업평가단을 구성하여 지 확인 실시 

  ○ 환류

   - 사업자에 한 평가결과를 반 하여 우수 사업자에 한 지원확 와 부진 

사업자에 한 패 티 부과 등을 통해 사업성과 효율화 제고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반 인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개선사항 등을 익년도 

사업시행지침 등에 반

Ⅳ. 2016 년도 사업신 청  수 요 조 사  기타 사항

 1. 2016 년도 사업수 요 조 사

  ○ 해외농업개발사업자  심기업 등을 상으로 수요조사 실시('15 상반기)

 2. 2016 년도 사업신 청   지원 상 자  선정 안 내

  ○ 2015년 사업시행지침, 융자기  등을 용하되, 2016년도 산 확정 후 

2015년 12월 공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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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 기 계 임 사 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  입니다.

담 당기 담 당과 담 당자 화 번 호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
  장 조장용

서기  이범섭
044-201-1891
044-201-1840

지방자치단체
(시․도  시․군․구)

친환경농업과 등
(직제에 따름)

사무분장 규정에 따름 -

Ⅰ. 사업개 요

 1. 목   

  ○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 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여 농  일손부족 해소

 2. 근 거 법 령

  ○ 농업기계화 진법 제8조의2

 3 .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단  : 백만원)

구    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합  계 227,900 40,000 40,000 44,000 50,000
국  고 112,800 20,000 20,000 22,000 25,000
지방비 115,100 20,000 20,000 22,000 25,000

밭농사용

임 사업

소계 227,900 30,000 30,000 30,000 35,000
국고 112,800 15,000 15,000 15,000 17,500
지방비 115,100 15,000 15,000 15,000 17,500

고추․마늘

용 

임 사업

소계 - 10,000 10,000 14,000 15,000
국고 - 5,000 5,000 7,000 7,500

지방비 - 5,000 5,000 7,000 7,500

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1. 사업 상 자

  ○ 시장․군수․구청장

   - 단, 농업기술센터를 설치․운용하고 있는 역시는 사업 상자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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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 자 격   요 건

  ○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기에 집행할 것

  ○ 지역실정에 합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반 인 업무를 효율 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담 기술인력 는 조직(농기계  등)을 확보해야 하며, 

특히, 농기계 운   수리 문인력을 확보할 것 

    - 임 농기계 수요조사, 임 농기계 구입, 농기계 임 , 임 료 수취  리, 

체농기계 구입, 사후 리, 홍보 등 사업운  반에 해 책임 리

  ○ 주요곡물산업육성 지원사업, 고품질 유통활성화사업, 들녘경 체육성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등 다른 경쟁력 제고 사업과 연계 추진

 3 . 지원 상

  ○ 시장․군수․구청장이 확보한 임 농기계를 농업인, 작목반․ 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이용조직과 농  농기계은행사업 참여 지역농  등에 임

    - 많은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1～3일 내외의 단기임 를 원칙으로 함

     * 단, 주요곡물산업육성 지원사업, 고품질 유통활성화사업, 들녘경 체육성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등 농식품부 경쟁력 제고 사업  농  농기계은행사업과 

연계 추진할 경우 장기임  할 수 있음

    - 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에게도 임 할 수 있음

    - 여성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농업경 체 등록 농업인등에게 

우선 임 할 수 있음

    - 인  시·군에서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등이 인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유한 임 농기계도 임 할 수 있음

 4. 지원 자 의  사용 용 도

  ○ 임 농기계 구입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이용이 가능하고 지역실정에 합하면서도 농가에 

실질 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임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함

    - 밭농사용 농기계와 밭농사용 부속작업기 구입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엔진이 

부착된 소형작업기의 본체 구입도 가능하나, 트랙터(60마력 이상), 이앙기, 

콤바인은 구입할 수 없음

       *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등 벼농사용 농기계는 농  농기계은행사업으로 지원

    - 고추․마늘․양  용 농기계임 사업은 고추․마늘․양  공용 는 용 

농기계를 우선 구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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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연한이 종료된 기종의 체농기계를 구입할 수 없음

  ○ 임 농기계 사후 리

    - 임 농기계 보 창고  세차장 등 부 시설 설치비

    - 지게차 등 임 농기계 리장비 구입비

    - 임 농기계 리를 한 산시스템 구축비(컴퓨터  S/W 구입)

       * 가  농 진흥청에서 개발․보 하는 ‘농기계임 사업 입출고 리  임 료 

산정 로그램’을 활용

    - 일용직 인건비, 수리비 등 운 비(연간 30백만원 이내)

       *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비와 자체 산을 활용하여 운 비를 지원할 수 있음

 5. 지원 형 태   사업 의 무 량

  ○ 총사업량 : 44개소

    - 밭농사용 농기계임 사업 30개소, 고추·마늘·양  용 농기계임 사업 14개소

  ○ 사업단가 : 1,000백만원/개소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총사업비 : 44,000백 만 원 ( 국 고  22,000백 만 원 , 지방 비  22,000백 만 원 )

    - 밭농사용 임 사업 : 30,000백만원(국고 15,000백만원, 지방비 15,000백만원)

    - 고추․마늘․양  용 임 사업: 14,000백만원(국고 7,000백만원, 지방비 7,000백만원)

 6 . 지원 한 도액  기   범

  ○ 시․도지사는 시․도별 국고지원액 범  내에서 시․군별로 지원액을 조정할 수 있음

  ○ 사업단가 1,000백만원 범  내에서 임 농기계  리장비, 보 창고 등 

사후 리 시설․장비 지원

    - 보 창고는 총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지역실정에 합한 규모로 설치하되, 

필요시 지방비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음

    - 기존 농기계임 사업소의 교체구입은 지원 상에서 제외

      * 최  신설사업 : 해당 시․군․구에 농기계임 사업소를 처음 설치하는 경우

      * 추가 신설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으로 농기계임 사업소를 설치하 으나 

원거리에 있는 농업인들의 이용 편의를 해 해당 시․군․구에 

농기계임 사업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 합한 규모의 농기계 보 창고를 기 확보한 경우에는 추가 설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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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1. 사업신 청 단 계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조건, 지원자 의 사용용도, 사업신청 차․방법, 세부계획 수립․시행 

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 년도 12월)

  시․ 도

  ○ 사업시행지침을 시․군․구에 시달( 년도 12월)

  ○ 시․군․구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해 지 확인하고 

우선순 와 검토의견 등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신청( 년도 12월)

  시․ 군 ․ 구

  ○ 시․군․구는 농기계구입  사업계획의 합여부 심사를 하여「농기계

임 사업심의 원회」를 설치․운 하여야 함

〈 심의 원회 구성  임무 〉

 - 심의 원회는 각계 문가  농업인단체 등 10인 내외로 구성

   * 단, 여성농업인 1인 이상 포함

 - 심의 원회는 사업계획서 정여부  임 농기계 구입(임 기종 선정, 수의계약시 업체선

정 등), 임 료 부과기  등을 심의

  ○ 사업계획은 내 농업인이 2000명 이상인 경우 300명 이상, 2000명 미만인 경우 

100명 이상을 상으로 임 농기계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농기계 

구입계획에 반 하고 지역 농 황  농기계 이용실태 등을 감안하여 수립

하며,「농기계임 사업심의 원회」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 사업계 획  수 립 시 농 진 흥 청 의  ‘농업기계 임 사업 운 가이드(2011년 

개정)를 활용하여야 함

    - 밭농사 기계화율 제고를 해 기계화율이 상 으로 조한 종·이식, 

수확 등의 작업에 사용되는 농기계를 구입 상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임 농기계 보 창고 설치시 장기 인 임 농기계 확보 계획을 감안하여 규모를 

결정하고, 다단 재 방안 등 이용률을 높이기 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205 -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 심의 원회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년도 12월)

  ○ 주요곡물산업육성 지원사업, 고품질 유통활성화사업, 들녘경 체육성사업, 조

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등 경쟁력 제고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는 임 농기계 구입계획, 농기계 임 방식, 임 료 수취방법, 이용률 제고방

안 등에 한 ․장기 세부계획(최하 3년 이상)을 수립하여 추가 제출함

    - 장기임 시에는 농기계를 임차하는 농업인 등의 보 창고 확보 황, 수리비 

부담, 공동이용 농가  경지면 , 공동이용 방법 등을 종합하여 수립함

 2. 사업자  선정 단 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지사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의 정성, 사업 선정기  등을 

종합 으로 검토하여 시․도별 사업량  사업 상자를 확정하고, 시․도에 

통지함(당년도 1월)

    - 사업계획서가 부 합할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하거나 사업 상자에서 제외

할 수 있음

    - 사업 선정기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음

    ▪ 사업계획의 정성, 해당지역의 경지면   농가 수 , 담 기술 인 력  

조직 확보여부, 부지확보여부, 기계구입계획의 정성, 홍보계획의 정성, 

임 실 , 홍보실

    < 정 운 인력 확보 기  >

구 분
시·군·구별 임 농기계 보유 수

200  미만 ~300 ~400 ~500 500  이상

  계  4.0  5.0 6.0 7.0 8.0
정규직  2.0  2.0 3.0 3.0 4.0
계약직  2.0  3.0 3.0 4.0 4.0

   * 단, 분소가 있는 경우 계약직은 임 사업소(본소+분소) 개소수 ×2명이 되어야함

    ▪ 가  : 외경작자 임 허용, 농작업 행  운 , 지역간 농기계 공동이용 

실 , 정 임 료 부과실 , 콜센터 설치  운

    ▪ 감  : 산집행의 부 정(이월, 사업포기 등)

    - 최  신 설  사업  추 가  신 설 사업의  경 우  우 선 선정

    - 증설사업의 경우 그 동안의 지원액  운 실 , 지역여건에 따른 증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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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성 등을 종합 으로 감안하여 선정

    - 농기계산업 발 에 기여한 시․군․구는 우선 선정할 수 있음

  시․ 도

  ○ 농림축산식품부가 확정하여 통지한 사업 상자를 해당 시․군․구에 통지함

(당년도 1월)

 3 . 세 부 계 획 수 립   시행 단 계

  
시․ 군 ․ 구

  ○ 사업 상자로 확정된 시장․군수․구청장은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함(당년도 1월 이후)

    -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 상자 확정․통지시 사업계획서를 보완하도록 한 경우

에는 사업계획서를 세 부 으 로  보 완 하 여  시․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 후 사업을 추진함(당년도 1월 이후)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는 지자체의 자체 산을 

추가하여 사업을 확  추진(임 농기계 추가 구입, 보 창고 확  설치 등)하고

자 할 경우에는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수시)

  ○ 임 농기계를 농 기에 농가가 이용할 수 있 도록  운 조 례를  조 기에 

제 정 하 고 , 임 농기계 구입  이용에 따른 A/S 방안을 강구하는 등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해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농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농업인, 작목반 등은 시장․군수․구청장과 농기계 

임 차 계 약 을  체 결 하 고  임 차 계 약 서를  작 성 하 여 야  함

  ○ 스피드스 이어(SS기), 역방제기 등을 이용하여 농작 업을  행하 는 

경 우 에 는  정  작 업면 을  확보 하 고  기존  임 작 업자 와  조 화 를  이 루 도록 

노 력하 여 야  함

  ○ 임 료는 임 농기계 구입가격, 내용연수, 지역 임작업료 등을 고려하여 지

역실정에 맞게 산정하되, 내용연수 경과 이후 임 농기계를 재구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임 료는 지속 인 사업운 을 하여 농진청에 서 발 간 한  ‘농업기계  임

사업 운 가이드’에서 제시한 액을 감안하여 산정

    - 임 료 산정시 농업인, 지역농 , 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 사업 주요내용(임 상 농기계, 임 료, 임 신청 방법 등)을 수록한 리후렛을 

제작․배포하 는  등  농업인에 해 사업홍보를 극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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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소의 명칭은 농업인의 혼란을 방지하고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기 해

「농기계임 사업소 」로  하 여 야  함

 4. 자 배 정 단 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자 수요를 근거로 시․도별 국고보조 액을 교부결정

하고, 보조 을 교부

  
시․ 도

  ○ 시․군별 자 수요를 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고 배정을 요청함

  ○ 농림축산식품부가 교부결정한 국고보조 액 범  내에서 시․군별 국고보조 

액을 교부결정하고 자 을 배정

    - 사업 상 시·군·구에 보조  교부시 사업계획서를 확인 하 여  지원 자 격   

요 건, 지원시설  설치규모 등을 검토 확인 후 보조  교부

  
시․ 군 ․ 구

  ○ 자 수요를 악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배정을 요청함

    - 자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해 임 농기계 구입  사후 리 분야로 

구분하여 자 수요를 악하고 시․도에 제출함

  ○ 보조  교부 목 , 보조사업 내용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 월 액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5. 이 행 검단 계

 《사후 리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 추진 황 등에 해 분기별로 1회 이상 지 검하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 사업주 기 이 보조 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조  교부 목 , 보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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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조건, 련법령을 반하 을 때에는 보조 의 교부결정 액 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한 보조 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할 수 있음

  
사업 리 주 체 ( 시․ 도)

  ○ 사업시행 시‧군․구를 상으로 사업 추진 황 등에 해 분기별로 1회 이상 

지 검하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 사업시행 시‧군․구를 상으로 사업 추진 황  사업비 집행실태, 농기계 

구입 차 정여부 등을 지 검하고,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지도하며, 

특히 사업비의 이월  불 용 액 이  발 생하 지 않 도록  함

  ○ 시․도지사는 보조 의 정산결과를 익년도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서식 별도 통지]

  
자 리 주 체 ( 시․ 군 ․ 구 )

  ○ 임 농기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안 사고 방  농기계 고장률 

감축을 해 반드시 안 사용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함

    - 농업특성화 기술교육(새해 농설계교육)  농기계 교육․훈련시 농기계 안

사용 교육 강화

  ○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는 국가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 실 보고서에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확히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기계임 사업 운 조례 제‧개정시 1부를 시․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 출 하 여 야  함

  ○ 효율 인 업무추진을 하여 임 차 계약서, 임 차 리 장, 임 농기계 리

장[별지 제2호 서식] 등을 비치․기록하여야 함

    - 다만, 농기계임 사업 리 로그램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내용을 기록· 리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임 농기계 리 장을 비치할 필요는 없음

  ○ 임 농기계 를  책임  리 하 되 , 리 의  효율성을 기하기 해 임 농기계의 

잘 보이는 부 에 다음과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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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  격 : 부착 기종에 어울리도록 알맞은 규격으로 제작

 * 재  질 : 아크릴, 알루미늄  는 기 에 직  서(版書)

  ○ 보조 으로 취득한 재산에 해 보조  리에 한  법 률 제 3 5조   동 법 

시행령 제 15조 , 제 16 조 에  의 거 하 여  리 해 야  함

  

재산명 사후 리기간 처분제한 기 비 고

임

농기계

보

창고

◦기종별 내구연수

 - 「농업기계 임 사업 

운 가이드(농 진흥청)」의 

임 용 농업기계 내구

년수 기 을 용

◦임 농기계 보 창고 :

10년

◦교부 목 에 배되는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됨

◦사후 리기간 에는 처분 

불가  타 용도로 임의

사용 지

◦농기계 내용연수가 경과

해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농기계는 계속 사용

◦농기계 내용연수가 경과

하지 않아도 수리비 과다 

 손‧망실되었을 경우 

폐기처분 가능

    - 임 농기계의 특성상 평균 으로 일반농기계에 비해 내구연한이 짧으므로, 수리비 

과다  손 등의 경우, 농기계 교  등 담당자의 단 하에 폐기처분 가능

     * 농기계보 창고의 화재발생 방 등을 해 지자체에서는 분기별로 안 검을 실시할 것

 《제 재   처 벌 내 용 》

  
사업 리 주 체 ( 시․ 도)

  ○ 사업지도  감독이 미흡하거나 사업비 이월  불용액이 발생한 시․도에 

하여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시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음 

    - 사업추진실 보고서에 보조 의 이월  불용 사유를 구체 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자 리 주 체 ( 시․ 군 ․ 구 )   련 업체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 경 ․ 추 진 한  시․ 군 ․ 구 는 

당  계 획 로  보 완 토 록  하 고  2년간  지원  상 에 서 제 외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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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비 이월  불용액이 발생한 시․군․구는 2년간  지원 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단,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는 제외) 

  ○ 임 농기계 구입과정에서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한 시․군․구는 3년간 지원 

상에서 제외하고, 련업체에 해서도 3년간 정부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함

 6 . 사업평가   환 류 단 계

  ○ (평가) 사업 평가회를 개최하여 우수 시․군에 한 시상  추가 지원시 

우선 선정 등의 인센티 를 부여할 수 있음

  ○ (환류) 사업 설명회  평가회시 제기된 문제   요구사항을 감안하여 

‘14년도 산편성에 반 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함

Ⅳ. 2016 년도 사업신 청  수 요 조 사  기타 사항

 1. 2016 년도 사업수 요 조 사

  ○ 사업내용 : 2015년과 동일

  ○ 신청 차 : 시‧군‧구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세부계획서 불필요)

  ○ 신청기한 : 2015. 1. 20까지

 2. 2016 년도 사업신 청   지원 상 자  선정 안 내

  ○ 2016년도 사업신청서와 세부계획서(양식 년 동일)를 ’15. 7월말까지 제출

  ○ 기타사항은 ’15년도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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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호 서식]

�������	
��

신청기

담 당 자
소속(부서) 직 성 명 화번호 FAX

사업구분
최  신설 (  ), 추가 신설 (  )

증설 (  ), 고추·마늘·양 용(  )

사업비

(백만원)

합 계 국 고 지방비

사업내용

시설․장비 소요 산(백만원)

  임 농기계 구입 :        종        

  보 창 고  설 치  :                   ㎡

  리 장 비  구 입  :         종        

담인력

확보내용

              명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조    례

제정여부
제정(   ), 미제정(   )

보 창고 건축부지 확보(기설치) 여부 확보․기설치(   ), 추후 확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농기계임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시장․군수 (인)

농림축산식품부 장   귀 하

  첨부서류 : 농기계임 사업 계획서 1부 





����

Ⅱ. 생산  유 통 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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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 품질 유 통 활 성 화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입니다.

담 당기 담 당과 담 당자 화 번 호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과  장 한
사무  박성기

044-201-1831

044-201-1838

지자체
(시․도  시․군)

친환경농업과 등 
(직제에 따름)

사무분장 규정에 의함 -

Ⅰ. 사업개 요

 1. 목   

  ○ 고품질  랜드(가공시설 화) 육성  벼 건조· 장시설 확충 등을 

통해 고품질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 향상

    - 벼 가공시설 화  교육·홍보·컨설  등을 지원하여 생산·유통거 별 

표 랜드를 육성하고 우리 의 품질경쟁력 향상

    - 벼 건조· 장시설 설치 지원으로 의 고품질 유지  수확기 농가벼 로 확보

 2. 근 거 법 령

  ○ 양곡 리법 제22조

 3 .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단  : 백만원)

구     분 2012년까 지 2013 년 2014년 2015년 2016 년이 후

합계 778,820 40,650 29,250 38,250 659,750

고품질
랜드

육성

소계 107,070 13,050 9,750 18,750 145,550

국  고 40,675 3,955 2,925 5,625 43,665

지방비 24,995 3,875 2,925 5,625 43,745

자부담 41,380 5,220 3,900 7,500 58,140

벼
건조·

장
시설

소계 665,750 24,600 19,500 19,500 472,200

국  고 261,540 10,740 8,790 9,180 132,420

융자 101,200 - - - -

지방비 47,185 2,460 1,950 2,080 47,220

자부담 255,825 11,400 8,760 9,540 292,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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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1. 사업 상 자

  ○ 고품질  랜드 : 정부지원 RPC

  ○ 벼 건조· 장시설 : 정부지원 RPC, 정부지원 DSC, 정부지원 RPC가 없는 

시·군의 비RPC 농

   * 정부지원 RPC(DSC 포함)란 일정요건을 갖추고 심사(외부 문기  평가 포함)를 

거쳐 정부지원 상이 된 업체를 말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  지원 사업지침 참조

 2. 지원 자 격   요 건

  가 . 고 품질   랜드 ( 가 공 시설  화 )  육 성

   ○ 연간 원료벼 매입량 12천톤 이상인 RPC 사업자

    - 1개 시·군 2개소(농  1, 민간 1)를 원칙으로 하되, 한 시·군의 연간 벼 생산량이 

10만톤 이상인 경우 1개소 추가 할 수 있음

     ※ 연간 벼 생산량 산정기  : 통계청조사 시·군 논벼 재배면  × 7톤(벼 평균생산량)

   ○ 기 지원받은 RPC 사업자  다음 ①,②사항에 해당될 경우 기존라인 증설 가능

    ① 연간  취 규모 32천톤 이상인 RPC사업자 

    ② 연간  취 규모 32천톤 미만이라도 친환경   흑미 등 특수미 도정라인을 추가 설치할 경우

       (단, 이 경우 처리물량 기 은 사업자 선정  사업비 심의단계에서 결정)

  나 . 벼  건 조 · 장 시설  지원

   ○ 통합(증설· 성) 건조· 장시설 : 통 합 RPC(연 합 통 합 RPC는  제 외 ), 연간 

원료벼 매입량 33천톤 이상인 RPC

    - RPC 경 평가 미실시 등 정부지원 상에서 제외된 경우는 사업 상에서 제외

     * 통합RPC : RPC간 통합 등 통합RPC로 인정된 사업자를 말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 지원 사업지침 참조

     * ‘증설’은 RPC 등 구내 는 동일 작업권 내(원료의 일  처리가 가능토록 버킷

엘 베이터, 체인·벨트 베이어 등으로 연결 작업권내)에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며, 

‘ 성’은 RPC 등 구내 는 동일 작업권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말함

   ○ 일반(증설· 성) 건조· 장시설 : 정부지원 RPC, 정부지원 DSC, 정부지원 

RPC가 없는 시·군의 비RPC 농

    - 사업 상 제외 사항은 "통합RPC 건조· 장시설" 내용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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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 장시설 : 정부지원 RPC(통합 RPC 포함)

    - 사업 상 제외 사항은 “통합RPC 건조· 장 시설" 내용과 같음

    - 농 연합은 RPC 구내 는 동일작업권 내에 설치할 경우 지원 가능

 3 . 지원 자  용 도

  가 . 고 품질   랜드 ( 가 공 시설  화 )  육 성

   ○ 지원내용 : 설계  감리, 기계  장비, 건축  토목 등 가공(도정)시설 

화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 설치규모 : RPC 여건에 따라 정곡(특수미 포함)기 으로 5∼10톤/hr 수  설치

                 (단, 특수미 도정라인 증설의 경우 2.5～5톤/hr 수 설치)

    - 처리용량과 기 사업비는 사업자 선정  사업비 심의 단계에서 최종 결정

     * GAP 는 HACCP인증에 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RPC 형태(건조· 장·가공 

시설)로 일  설치할 것

     * 리모델링 는 신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되 별도 부지에 

신축할 경우는 물류 등을 고려하여 한 치를 선정하고 기존시설 활용계획

(DSC 환 등)을 수립할 것

<세부 지원내역 시>

구  분 세부내용

기계  
장비

미부
 원료정선기, 미기, 미분리기, 미석발기, 미색채

선별기, 미부 집진기, 원료탱크, 미탱크 등

백미부
 정미기, 연미기, 백미석발기, 색채선별기, 백미부 집진기, 

백미탱크, 품질검사장비 등

포장부  제어부
 체선별기, (비철) 속선별기, 포장기, 로 재시스템, 

MMI에 의한 PC제어시스템, 재고 리시스템, 실시간 자동
품질 리시스템 등

건축  
토목

건  축  건물 신축 는 리모델링, GAP 는 HACCP시설, 사무실, 화장실 등
토목, 소방 등 기타  토목공사, 1차 수 공사, 기공사 등

    * 기존 단 기계 활용 가능

    * 부지비용  부  토목공사( 토·성토, 기존시설 철거공사 등)는 제외

    * 목 에 배되지 않는 범 내에서 에 시되지 않은 시설·장비 등 설치 가능

   ○ 기계·장비별 설치기

    - 가공기계 : 연  균일한 품질(외 ,식미 등)의 안 한 고품질  생산이 가능한 구조

    - 품질검사장비 : 계량, 성분, 백도, 외   기타 품질분석이 자동처리되어 

품질의 객 인 평가가 가능토록 설치된 구조(벼 수매용 

품질검사장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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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고 품질   랜드 ( 교 육 · 홍 보 · 컨 설 )  육 성

   ○ 지원내용 : 랜드 경 체의 농가조직화, 품질 리 등을 한 계약재배농가 

교육·홍보지원, 랜드  홍보, 컨설  비용 등

<  랜드경 체 교육·홍보·컨설 비용 세부 지원내역 시>

구분 세부내용 구성비

교육

 ∘ 랜드 경 체  참여조합 임직원 국내 탁교육(경 , 랜드, 

마 , 문CEO 교육 등)

   * 농 앙회 주 하에 집합교육 실시 가능

 ∘ 매 담당직원의 마  교육, 형유통업체 종사자 빙 교육 등

 ∘계약재배 농가교육  홍보물 제작, 우수 계약단지 평가  시상 등

 ∘ 도시 유통매장, 가공식품업체 장견학 등 65%

홍보

 ∘ 표 랜드 개발  랜드  특 행사 참여 홍보

 ∘홍보용 단지 제작  TV, 라디오, 인터넷 등 홍보 추진

 ∘ 랜드 경 체의 통합 기획 시회 개최  홍보 등

 ∘소비자단체  소비자 청행사 등

 ∘건축물·구조물을 활용한 홍보 추진. 단, 건축물·구조물 설치는 불가

컨설  

등

 ∘시·군단  시설통합, 화, 성능평가 등 시설 컨설

 ∘ 랜드 마   경  컨설  추진

   * 생산, 유통, 홍보, 시설운 , 재무 리 등 반 인 내용

 ∘  생산·유통 문가 심의회 개최 등

35%

합   계 100%

   * 사업자의 여건에 따라 지자체와 의하여 세부내역  구성비를 변경할 수 있음

 다 . 벼  건 조 · 장 시설  지원

   ○ 지원내용 : 산물 벼 건조· 장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일로, 원료투입구,건조기, 

냉각장치, 건축·토목, 설계  감리 등

    - 통합RPC는 잉여도정시설을 DSC로 환하는 용도(도정시설 철거 후 장

시설로 개조)로 자 사용 가능

    - 농 연합RPC는 증설만 지원하고 성은 제외

    - 온 장시설은 일 처리시설이 아니더라도 지원 가능

   ○ 설치규모

    - 통합 : 장능력 1,000톤 기 으로 설치하되, 기타시설은 필요시 설치

    - 일반 : 장능력 800톤 기 으로 설치하되, 기타시설은 필요시 설치

    - 온 : 온 장능력 400톤 기 으로 설치

     * 사업자별 설치규모는 사업자 선정  사업비 심의단계에서 최종 결정



- 219 -

   ○ 기계·장비별 설치기

    - 입·출고시설 : 기계 으로 일 처리가 가능하고 입고되는 산물벼의 량 

 수분이 자동으로 측정되는 구조

    - 건조시설 : 순환식 건조기 등 건조 용시설

    - 장시설 : 연간 산물형태로 안 하게 장할 수 있도록 단열처리(우 탄

단열재 벽체 50mm이상  천장 70mm이상 는 이와 동등효과 

이상)되고 장  식미유지  리가 가능한 구조

    - 자동제어시설 : 입고·건조· 장·출고·곡온 리 등 일련의 작업을 자동으로 

운 리(제어)할 수 있는 구조(MMI에 의한 PC제어시스템, 

재고 리시스템, 실시간 자동품질 리시스템 등 설치가능)

    - 품질검사장비 : 원료투입시설과 연계되어 벼 수매과정에서 품질을 객 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비(품 측정기, 벼품 단백질자동 정기, 제 율

측정장치, 시료건조기, 함수율측정기 등)

    - 온 장시설 : 단열처리(우 탄단열재 벽체 70mm이상  천장 100mm이상 는 이와 동등효과 이상)와 

냉각시설(장치)이 설치되어 연  15℃이하로 벼를 장할 수 있고  

식미유지  리가 가능한 창고(6m이상) 는 사일로 형태 등의 구조

< 세부 지원내역 시>

구분
세부내용

기본사항 선택사항

통합
장시설

(1,000톤 기 )
 건조기, 원료투입시설, 출고시설, 냉각장치, 자동제어

시설, 품질검사장비(벼 수매용) 등

일반
장시설

(800톤 기 )
 건조기, 원료투입시설, 출고시설, 냉각장치, 자동제어

시설, 품질검사장비(벼 수매용) 등

온
장시설(400톤

기 ), 냉각장치
-

    * 기존 건조능력  장능력, 원료반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수시설 주로 지원

    * RPC의 온 장능력이 총 장능력의 약 25%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통합  

일반은 온시설(냉각장치, 단열재 보강 등)로 설치하는 사업비 인정 가능

    * 통합  일반의 경우 장시설을 나눠 다른 장소에 설치가능

    * 입·출고시설, 건조시설, 장시설, 온 장시설은 필요시 각각 신청·지원가능하나 

자동제어시설  품질검사장비 등 기타시설은 신규 장시설과 연계되어 설치할 경우 지원가능

    * 목 에 배되지 않는 범 내에서  시되지 않은 시설·장비 등 설치 가능

    * 부지비용  부  토목공사( 토·성토, 기존시설 철거공사 등)는 제외

    * 기존 건조· 장시설의 개보수  가공시설 설치 지원은 제외(단, 노후화된 장시설의 

내용연수 과 등으로 개보수의 경제성이 없고 계속 사용시 시설안 에 이 될 경우 기존

장시설 폐기 후 체시설 설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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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원 형 태

  ○ 재 원 : 농어 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조건

    - 고품질  랜드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벼 건조· 장시설 : 국고 30% 는 50%, 지방비 10, 자부담 60 는 40

      * 통합  온 : 국고 50%, 지방비 10, 자부담 40

      * 일반 : 국고 30%, 지방비 10, 자부담 60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방비 보조율을 상향조정하여 자부담을 체할 수 있음

  ○ 사업기간

   - 고품질  랜드(가공시설 화)  벼 건조· 장시설 : 1년

   - 고품질  랜드(교육·홍보·컨설 ) : 4년

  ○ 사업 주 기  : 시장·군수

 5. 지원 한 도액  기   범

  ○ 고품질  랜드는 42억원(가공시설 화 40, 교육·홍보·컨설  2)을 

기 사업비로 지원하되, 해당사업자의 여건(건조· 장·가공능력, 취 규모, 

해당지역 생산여건 등)에 따라 기 사업비 증감 가능

   * 시설별 기 사업비 지원단가는 고품질  유통활성화사업 기본모델(한국식품

연구원) 기 단가를 용

  ○ 벼 건조· 장시설은 통합 9억원, 일반 6억원, 온 3억원을 기 사업비로 

지원하되, 해당사업자의 여건(건조· 장능력, 취 규모, 해당지역 생산여건 등)에 

따라 기 사업비 증감 가능

   * 시설별 기 사업비 지원단가는 고품질  유통활성화사업 기본모델(한국식품

연구원) 기 단가를 용

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1. 사업신 청 단 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한다)는 사업별 세부지원 내용  사업신

청 요령, 평가 차·기  등을 포함한 사업지침 수립시달(매년 12월말)

  사업자 ( 신 청 업체 )

   가. 고품질  랜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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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RPC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고품질  랜드 육성계획  연차별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매년 3월말까지)

     - 연도별 사업목표 설정, 랜드  생산기반 조성, 랜드 품질 리, 마  

계획, 가공시설 화 공사추진 계획 등 구체 인 내용을 포함

   ○ 사업계획 수립시  생산·유통 문가, 농업인 표 등의 의견 수렴·반

  나. 벼 건조· 장시설 지원

   ○ 벼 건조· 장시설 설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매년 3월말까지)

    * 신청서, 사업계획서 양식  심사기 표는 우리부 홈페이지 는 Agrix 참조

  시· 군

   ○ 시장·군수는 사업 상자로서 격하다고 단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추천

(매년 4.15일까지)

    - 고품질  랜드 육성사업은 해당지역의 산업 발 방향과 이에 부합한 

RPC 통합, 표 랜드 육성 가능성 등에 하여  검토

      * 2개 시‧군 이상 연계해서 사업을 신청할 경우 주  시‧군에서 사업신청서 제출

    - 벼  건 조 · 장 시설  지원 사업은  사업 상 자  선정 시 농가 편 의 성 , RPC간 

경 합 계, 내 장시설 분포 황 등 종합 검토

    - 시장·군수는 부지확보 여부  해당부지의 계법령상  여부, 자부담 

확보 여부 등에 해 철  확인

  시· 도

    ○ 시장·군수가 추천한 사업자의 사업계획에 해서 농정심의회 는 문

가 심의회를 거쳐 합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농식품부로 추천(매년 5.15일까

지)

    - 시·도지사는 해당지역 산업 발  방향과의 부합성, 발 가능성, 시·군비  

자부담 확보 여부, 정상 인 공사추진여부 등을  검토

 2. 사업자  선정 단 계

 《농식품부 에 서 외 부  평가 기  등 을  통 해  선정 》

    ※ 세부평가 일정 등은 매년 별도 시달

  ① 사 검토(농식품부) : 매년 5∼9월

   ○ 사업내용 락여부, 사업 상자의 정성, 자격요건 충족여부, 사업비 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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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복투자 여부 등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부실 사업계획서는 심사 제외하고, 부분 으로 미흡한 경우는 보완 요청

  ② 사업계획 평가(외부평가기   문가평가단) : 매년 7∼12월

   가 . 고 품질   랜드

    ○ 외부평가기 을 통하여 서면· 장평가 실시

     - 각 신청 사업자별로 평가기 에 따라 서면평가  장실사 후 수 산정

     - 총  100  기 으로 서면평가 수 60  미만 득 자는 장실사에서 

제외, 장실사 결과 70  미만 득 자는 공개발표 평가 상에서 제외

    ○ 문가평가단을 통하여 공개발표 평가 실시

     - 서면· 장평가를 통과한 신청사업자를 상으로 표(임원) 등의 사업계획 

발표  질의·응답 후 각 평가 원별로 심사기 에 따라 수 부여

     - 평가 원별 수  최고·최  제외한 나머지를 산술평균으로 수 산정

    ○ 서면· 장  공개발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고득  순으로 사업 상자 

우선순  결정

     - 가 치 : 서면· 장평가 70%, 공개발표 평가 30%

     - 평가과정에서 제시된 미비 은 선정 후 세부계획 수립시 보완토록 조치

   나 . 벼  건 조 · 장 시설

    ○ 외부평가기 이 평가기 에 따라 각 신청사업자를 평가  수산정 후 

고득  순으로 우선순  결정

  ③ 사업자 선정(농식품부) : 매년 9∼12월

   ○ 산범 (정부안) 내에서 우선순 에 따라 사업자 선정

     * 벼 건조· 장시설은 1개 사업자 1개소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여분이 있을 경우 2개 이상 지원가능

  ④ 사업비 심의조정( 문가심의단) : 매년 10∼12월

   ○ 사업자별 사업규모, 세부산출내역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 심의·조정

     * 최  설치되는 RPC가 없는 시·군의 비RPC농 , 통합RPC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 사업단가로 지원가능하며, 그 외는 성시설로 설치해도 증설단가로 지원

     * 여건상 불가피하게 기본 시설능력보다 더 설치할 경우(기본시설능력의 1.5배를 

과하지 않으며 증설로 설치할 경우에 한함)는 해당사업비 인정 가능

  ⑤ 사업자  사업비 확정 통지(농식품부) : 산 확정후 1월이내

   ○ 국회에서 산 확정 후 사업 상자 확정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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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세 부 계 획 수 립   시행 단 계

 《세 부 사업계 획  수 립 》

  ○ 사업자로 확정되면 사업비 범 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사업계획서

(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에 승인 요청(매년 1월말까지)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수립한 세부사업 계획을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은 보완 는 

변경하도록 조치하고,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로 보고(매년 2월말까지)

    - 시장·군수는 랜드 경 체 농가 조직화 교육·홍보  랜드 컨설 사업 계획 

검토 확정시 4년간 산이 특정부문에 사업비가 집 되지 않도록 조정 배분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확정된 사업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

상자가 불가피한 사정발생 등으로 사업을 도 포기하는 경우 농식품부

장 의 승인을 얻어 동일 시·도내에서 사업자 변경이 가능하며, 체사업자가 

없는 경우는 농식품부로 사업비를 반납하여야 함

  ○ 승인받은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

    - 경미한 사항  사업비 산출내역상 분류항목별로 40% 이내로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부지 변경  분류항목별로 40%를 과하여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농식품부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함

 《공 사추 진  등  사업시행》

 사업자   지자 체

  가 . 고 품질  랜드 ( 가 공 시설  화 )   벼  건 조 · 장 시설

   1) 시행업체의 자격

    ○ 설계  감리업체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축·건설 등 계법령상 유자격업체

    ○ 설비업체 등 : 건축‧건설‧ 기‧통신‧소방‧환경 등 분야별로 계법에 의한 면허 보유업체

     - 시공능력, 실 , 경 상태 등을 감안하여 하자보수화 A/S 보장이 확실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 참여 허용

     - A/S 부실, 한 공사하자 발생, 시공업체의 원인에 의한 사업 이월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의 사업 참여 제한 가능

      *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설계‧감리‧설비업체 등은 1년간 사업 참여 제한

   2) 시행업체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을 용하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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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공고 : 조달청 나라장터, 시공업체 회 인터넷 홈페이지  시‧군 

홈페이지, 해당 농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가능

    ○ 입찰  개찰 : 조달청을 통하거나 시‧군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입‧개찰

     - 생산자단체  일반사업자는 련단체(농 앙회  회 등)의 지도하에 

입찰과 개찰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농 앙회  민간 RPC 회는 계약업무 련 지침을 마련하여 사업 상자에 

한 계약업무 교육·홍보 실시

   3) 설계·감리  기계·장비 선정 등 사업시행

    ○ 사업자는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설계·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설계·감리를 실시하여야 함(시공업체가 설계·감리를 할 수 없음) 

    ○ 사업자가 농 (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인 경우는 세부시설 설치  설계

과정에서 각종시설 설치의 정성 등에 해 농 앙회와 의하여야 함

     - 민간사업자는 한국식품연구원 등 문기 의 의견을 반드시 참고하여야 함

    ○ 단 기계  장비 등은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성능, 형식, 안 성 등에 해 

검정을 거친 모델을 사용(단, 검정이 완료된 기계·장비는 사용 의무화)

      * 검정여부는 한국식품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4) 성능검사(사일로 형태의 건조· 장시설은 필요시 실시)

    ○ 가공시설 화  온창고 공사완료 후에는 문공공기 (한국식품연구원 등)의 

성능검사를 받아야 함

     - 시설설치(공사완료) → 검사의뢰 → 성능검사 → 검수  (잔 )지

   5) 공검사

    ○ 토목·건축부문 공검사는 시·군 토목·건축직 공무원이 직 담당. 다만, 감리

업체가 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검사 가능

  나 . 고 품질   랜드 ( 교 육 · 홍 보 · 컨 설 )

   ○ 컨설 업체 선정시 고품질  랜드(가공시설 화)  건조· 장시설 

시행업체 선정 차를 용

    - 랜드 경 체 경 , 랜드 시설 등의 컨설  수행실 , 품질분석 장비보유, 

컨설턴트 확보, 컨설  제안서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격자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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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홍보·컨설  추진요령>

 ○ 랜드  생산을 해 지역실정에 맞는 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업 참여농가의 

이행체계를 구축

  - 랜드 육성사업 계획에 따라 농가조직체와 의하여 품질 리 기  설정

  - 랜드 경 체는 농가조직체 표, 기술센터 등과 의하여 품종선택, 토양·

수질 리, 수확후 리 등이 포함된 랜드 리 로그램을 작성

  - 농업인의 랜드 로그램 이행여부를 검하고 불이행시 랜드 사업 참여 배제 등 불이익 조치

 ○ 시·군  랜드 경 체는 고품질 벼 보  품종에서 선택하여 계약재배

  - 국립종자원에서 고품질 벼 보 종 공 시 RPC에 한 보 종 사 주문·

공 을 하고 있으므로 극 활용하여 우량종자 공   

 ○ 수확후 유통· 장·가공단계의 품질 리 표 화 시스템  랜드 개발, 마  

략, 랜드 홍보 등을 한 략수립 추진

 ○ 시·군은 시설 는 경  컨설 이 해당업체의 여건에 맞게 실제 인 내용

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 실시(농 RPC는 농 앙회에서 조)

 4. 자 배 정 단 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보조  교부 신청 시 보조  교부 결정 통지  보조  교부

  시· 도( 지자 체 )

   ○ 사업 상 시·군에 보조  교부시 반드시 사업자별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여 지원

자격  요건, 지원시설  설치규모 등을 검토 확인 후 보조  교부

  시· 군 ( 지자 체 )

   ○ 사업비(국고+지방비)는 공사실 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 제53조에 따라 자

부담 을 우선 집행하게 하고 자부담 에 한 사업실 을 확인후 사업시

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자 을 집행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보조 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지원비율 수 여부  이미 지 한 

보조 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 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함 

   ○ 기타 사업비 집행· 리에 한 사항은 산 련 법령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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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 행 검단 계

 《사업추 진 상 황  검》

   ○ 농식품부는 공사추진상황, 자 집행의 성 등 사업추진 황을 검하여 

사업부진 방  부실화 사  방지 등 사업 리

    - 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 (5～6월, 11～12월)

    - 검반 : 농식품부(주 ), 농 앙회, 민간 RPC 회 등 합동 지방문 검

 《사업비  정 산  사후 리 》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검정 실시  

사업비를 정산하고 익년 1월 20일까지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로 보고

    - 사업검정  사업비 정산은 재원별로 구분하여 증빙서류에 의해 실시하고 

장확인 사진촬  등 근거자료 첨부

    - 특히, 랜드 경 체 교육·홍보·컨설  사업비 정산시 집행근거( 수증 등)를 

철 히 확인하고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납 조치

   ○ 시장·군수는 RPC 시설 리 담책임자 지정, 정기 실태조사, 장 검 등을 

통한 사후 리 감독하고 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 보조 으로 취득한 요재산 리

재 산 명
사후 리기간

처분 제한기
부터 까지

미곡종합처리장
(건조, 장, 
가공시설 포함)

시설설치
완료익년
부터

10년간

◦ 시장·군수 등은 보조 으로 취득한 자산에 하여 
10년간 사후 리를 하고, 보조 으로 취득한 자산은 
농식품부장 의 승인없이 매각․용도변경․양도․
교환․ 여․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 담보제공에 따른 출 은 벼 매입자  용도로만 
사용가능

 

 《제 재   처 벌 내 용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 제61조, 제62조

   ○ 지원 목 외로 보조 을 사용하거나 허 자료 제출로 보조 을 지원받은 

경우  부도‧폐휴업‧사업포기‧사망 는 1년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지원목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단되는 경우 당해 보조  회수  최  

5년간 지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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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성 과 측 정 ,  사업평가   환 류 단 계

  ○ 국립농산물품질 리원의 RPC 시설능력  벼 매입량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랜드 경 체  유통비   유통량 비 RPC 장능력 측정

    - RPC 시설능력 조사 : 국립농산물품질 리원에서 1월말까지 조사

  ○ 고 품질   랜드  육 성   벼  건 조 · 장 시설  지원 사업을  이 월 할  경 우 

건 조· 장시설 사업계획 평가시 감  부여

Ⅳ. 2016 년도 사업신 청  수 요 조 사  기타 사항

  ○ 2015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용하여 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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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들 녘 경 체 육 성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입니다.

담 당기 담 당과 담 당자 화 번 호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과  장 한

사무  박성기

044-201-1831

044-201-1838

지자체

(시․도  시․군)

친환경농산과 등 

(직제에 따름)
사무분장 규정에 의함 -

Ⅰ. 사업개 요

 1. 목    

  ○ 집단화된 들녘을 공동 생산· 리하는 공동 농조직을 육성하여 생산비 감 

 고품질  생산기반 구축으로 농가소득 증    산업경쟁력 제고

 2. 근 거 법 령

  ○ 농어업·농어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 농업기계화 진법 제8조

 3 .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단  : 백만원)

구   분 2012년까 지 2013 년 2014년 2015년 2016 년이 후

합  계 11, 500 2,000 5,000 9,000 45,000

국  고 5, 7 50 1,000 2,500 4,500 22,500

지방비 4, 6 00 800 2,000 3,600 18,000

자부담 1, 150 200 500 900 4,500

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1. 사업 상 자

  ○ 농업법인( 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 , 정부지원 RPC

 2. 지원 자 격   요 건

  ○ 들녘경 체를 조직하여 운 하는 농업법인, RPC, 농

      * 농업법인의 경우 운 실  1년 미만인 경우도 가능

   - 농업법인, 농 은 정부지원 RPC와 연계하여 계약재배·출하하는 경우에만 

들녘경 체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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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연간 벼 2,000톤 이상 가공능력이 있는 자체 RPC를 기 보유하고, 들녘경 체 생산물

량의 80%이상을 계약재배 수매하고, 수매물량의 50%이상을 품종표시 자체 랜드로 출하

하는 경우는 정부지원 RPC와 계약재배출하 하지 않더라도 선정 가능

   - 계약재배만 하고 지도‧감독  공동생산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들녘경 체 

선정 제외

    * 들녘경 체 : 집단화된 농지 50ha을 상으로 공동 농 조직을 구성하여 육묘에서 수확까지 

생산과정의 부 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 체

 3 . 지원 상   자 용 도

  < 교 육‧컨 설 >

  ○ 지원 상

    - 지자체 평가 수를 고려하여 고득 자 순으로 지원 상 선정(최  3년간 지원 가능)

    - 평가결과 70  이상인 신청자를 상으로 들녘경 체 사업자로 선정

  ○ 자 용도

    - 교육 : 재배기술, 농기계 조작‧ 리, 공동 생산 선진지 견학 비용 등

    - 컨설  : 작부체계( 작‧축산 연계 등), 보유 농기계의 효율  운 , 들녘경 체 

리, 생산비 감, 향토자원 활용, 농가소득증  방안 등

    - 운 비 : 공동생산에 필요한 기계‧시설의 임차료 는 유류비, 수리비, 공동육묘시 

필요한 유류비‧종자비(운 비는 지원 액의 30% 까지 사용가능)

      * 1년차 경 체가 운 비를 30% 이상 사용할 경우 시·군의 사 승인 얻어 40%까지 사용 가능

      * 2년차 이상 경 체는 운 비로 50%까지 사용 가능

  < 시설‧장 비 >

  ○ 지원 상

    - 교육‧컨설 을 1회이상 받은 들녘경 체  조직운  실태 등을 외부 문

평가단이 서류  장평가를 실시하여 상자 선정

  ○ 자 용도

    - 공동 농에 필요한 시설·장비(토지제외) 구입·설치비 단, 공동육묘장 는 

방제기( 역방제기, 무인항공방제기)가 없는 경 체는 공동육묘장·방제기를 우선 신청

      * 공동 농 필요 시설·장비 여부는 사업자 선정 장심사시 단하되 과잉보유 

장비 추가 신청은 불가

 4. 지원 형 태   사업량

  ○ 자 의 재원 : 농어 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

    - 교육·컨설  : 들녘경 체 공동 농 면 에 따라 차등 지원

     * 100ha미만 10백만원, 100ha이상～200ha미만 20백만원, 200ha이상～400ha미만 30백만원, 

400ha이상 4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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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장비 : 들녘경 체 공동 농 면 에 따라 차등 지원

     * 400ha미만 200백만원 이내, 400ha이상～600ha미만 300백만원 이내, 600ha이상 400백만원 이내

  ○ 사업량  지원조건

    - 교육·컨설  : 80개소 내외, 시설·장비 35개소 내외

     * 사업 신청량  산에 따라 개소수 조정 가능

    - 지원조건 : 보조(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5. 들 녘 인 정  기

  ○ 소재지 동‧리와 상 없이 50ha이상 공동 농 단지를 1개소로 인정하되, 농지가 

강이나 산으로 구분되거나 공동경작 면 이 400ha 이상인 경우는 별도 경 체로 

선정 가능

    * 공동 농 농지가 일부 분산되어 있더라도 공동 농작업 수행이 가능한 형태로서 

공동 농 이 을 살릴수 있는 경우는 들녘경 체로 인정

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1. 사업신 청 단 계

  ○ 사업신청 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군에 5월말까지 신청

  ○ 신청서 양식 : [붙임1] 참조

  ○ 아래사항을 포함된 세부사업 계획서를 수립하여 사업신청서와 같이 시‧군에 제출

구분 내용

공동생산
․공동생산 범 (육묘, 이앙, 재배 리, 수확 등)
․공동생산에 필요한 기계‧시설의 종류와 수  확보 방안
․공동생산에 필요한 인력확보 방안

고품질  생산
․재배품종  품질기
․RPC와의 계약재배  출하 약정체결서

자 집행 계획 ․농작업료 비용  수익 처리방법 등
사업비 집행 계획 ․시설‧장비 구입계획, 교육‧컨설 ‧운 비 집행계획

� ��� 	�� ����

  ○ 지자체

    - (시·군) 자체평가 등을 통해 사업 상자 순 를 정한 후 세부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로 6.15일까지 신청

    - (시‧도) 시‧군 평가결과의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 자체 심의 등을 통해 사

업 상자 순 를 정한 후 세부사업계획서  련 증빙서류를 첨

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한다)로 6월말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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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

    - 지자체 평가결과  평가단 평가를 통해 익년 1월말까지 사업자 확정

      * 국회에서 산 확정후 사업 상자 확정

 3 . 세 부 계 획 수 립   시행 단 계

  ○ 사업자는 사업계획 로 사업을 추진하되, 자 집행 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승인을 받아 집행

    - 체 사업비  자 집행 계획을 50% 미만 변경시 시장‧군수 승인, 50% 이상 

변경시 농식품부 장 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

  ○ 외부업체와 계약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 「회계 규」를 

용하여 계약 체결

    - 입찰공고는 조달청 나라장터‧시군 는 사업자 홈페이지 등에 할 수 있으며, 

입찰  개찰도 조달청을 통하거나 시‧군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자체실시 가능

    - 시설·장비 지원은 시·군이 주체가 되어 공 업체를 선정  계약 체결

  ○ 사업자는 자  집행 액에 한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완료 후 시‧군에 

사업실  보고서 제출

    - 세 계산서 는 융기  거래자료, 정부기 이 발행한 확인서, 단말기에서 

출력된 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

  ○ 사업자는 생산비 감률에 한 사업성과 측정을 해 필요한 자료를 비치하는 등 

경 장부를 기록·보 해야함

 4. 자 배 정 단 계

  ○ 사업자 확정 후 시‧도는 교부받을 액을 산시스템에 입력하고 보 조  

교부 요청

  ○ 보조  교부받은 시‧군은 「보조 의 산  리에 한 법률‧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을 수하여 보조  집행

    - 시‧군은 사업자가 자부담 을 우선 집행하게 하고, 보조  교부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실 에 따라 집행

    - 사업이 완료되면 자 사용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조 을 집행

 5. 이 행 검단 계

《사후 리 》

  ○ 시‧군은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사업추진 상황을 검

    - 검항목 : 세부사업계획 이행 여부, 자 집행의 정성, 계약체결의 정성 등

     * 농식품부는 시‧군의 상‧하반기 검 시기를 별도 정하여 시달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 단독 는 시‧군 합동으로 연 2회이상 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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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 으로 취득한 요재산 리

재 산 명
사후 리기간

처분 제한기
부터 까지

시설
(육묘장)

시설설치완료
익년부터

10년간
◦ 시장·군수 등은 보조 으로 취득한 자산에 

하여 사후 리 기간동안 철 히 리를 하

고, 보조 으로 취득한 자산은 농식품부장 의 

승인없이 매각․용도변경․양도․교환․ 여․

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무인항공방제기
장비설치완료
익년부터

6년간

역방제기
장비설치완료
익년부터

5년간

기타
시설·장비설치
완료익년부터

5년간

 《제 재   처 벌 내 용 》

  ○ 사업자가 제출한 세부사업계획과 다르게 자 이 집행된 경우 시‧군은 해당 

액만큼 보조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집행‧정산

  ○ 시‧군은 사업자가 목 외 사용 등 부당사용을 확인한 경우, 부당사용액에 하여 

반납 조치하고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로 반환

    - 부당사용 액과 비율에 따라 1년에서 5년간 농립사업자  지원 단

 6 . 성 과 측 정 단 계

  ○ 시설·장비 지원 경 체의 생산비 감률 조사(11월 )

    * 조사주체  방법은 별도 계획 수립후 시행

 7 . 사업평가   환 류 단 계

  ○ 사업성과가 우수한 사업자는 교육·컨설  최  3년간 지원 는 공동 농작업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정부보 종도 사 주문을 받아 우선 공

Ⅳ. 2016 년도 사업신 청  수 요 조 사  기타 사항

  ○ 2015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용하여 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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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2년까 지 2013 년 2014년 2015년 2016 년이 후

합  계 5,294 5,694 7,588 8,278 9,500

국  고 2,892 3 , 29 2 4,094 4,799 5,500

지방비 2,392 2,392 3,494 3,479 4,000

융 자

자부담

ㅇ병해충 방제비 지원

 - 국  고 2,392 2,392 3,494 3,479 4,000

 - 지방비 2,392 2,392 3,494 3,479 4,000

 - 융  자

 - 자부담

ㅇ손실보상  지원

 - 국  고 600 900 600 1,320 1,500

 - 지방비

9 농작 물 병 해 충 찰‧방 제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농 진흥청 재해 응과입니다.

담 당기 담 당과 담 당자 화 번 호

농 진흥청 재해 응과
과  장 김성일

지도  김기수

063-238-1040

063-238-1048

Ⅰ. 사업개 요

 1. 목   

  ○ 농작물에 큰 피해를  우려가 있는 병해충을 발생 과 발생 후에 신속하게 

방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농산물의 안정  생산과 수 에 기여

  ○ 국내에 유입된 외래병해충을 긴  방제하여 확산방지  피해 최소화

 2. 근 거 법 령

  ○ 식물방역법 제31조, 제32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3 .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단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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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1. 사업 상 자

  ○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2. 지원 자 격   요 건

  ○ 병 해 충발 생에  의 한  농작 물  피 해 를  경 감 하 기 해  사  는  사후 방 제 가 

필요한 시‧군‧구

  ○ 외래병해충의 확산방지를 해 국가가 내린 방제명령(폐기‧소각 등)을 이행

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농가

 3 . 지원 상

  가. 병해충 방제비

   ○ 지원내용 : 검역병해충
1)

이나 돌발병해충
2)

, 기타 농 진흥청장이 방제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에 한 방제 비용

    - 사 방제 : 병해충 특성상 사후방제 보다 사 방제 효과가 높은 병해충으로 

최근 3년간 100ha이상 는 해당 지역 재배면 의 5%이상 피해를 입었던 

시‧군‧구(인  시‧군‧구 포함)의 방제 비용

     ) 무늬잎마름병(애멸구), 벼흰잎마름병, 세균벼알마름병, 돌발해충 등

      * 돌발해충 방제사업 추진 시 산림부서와 공동 찰․방제단을 구성하여 방제

    - 사후방제 : 당해 연도에 상 병해충이 50ha이상 발생한 시․군․구(인  

시․군․구 포함 시 100ha)의 방제 비용

     ) 벼 멸구류, 미국선녀벌 , 꽃매미, 갈색날개매미충, 갈색여치 등

      * 당해 연도 돌발병해충 발생으로 추가 긴 방제 필요시 지원 산 검토 

    - 검역병해충 : 발생 면 에 상 없이 최근 발생한 시․군․구의 방제 비용

     ) 딸기세균모무늬병, 과수 가지검은마름병, 사탕무씨스트선충 등

   ○ 지원단가 : 기 을 별도로 정하여 추진

   ※ 검역병해충과 극 방제의 필요성이 있는 일부 병해충에 해서는 험도, 확산

정도를 고려하여 방제횟수, 면 , 지원단가 등에 한 기 을 별도로 정함.

     * 병해충 발생정보 확인은 NCPMS 는 병해충 발생보고 공문

     * 사업비 집행 잔액 발생시군은 차년도 사업비 차등 배정

1) 식물방역법 제2조제5호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조의 검역병해충

2)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돌발 으로 발생되어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토착 는 외래병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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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손실보상

   ○ 외래병해충의 확산방지를 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린 방제명령 이행

으로 손실이 발생한 농가나 농업경 체 등

 4. 지원 자 의  사용 용 도

  ○ 병해충방제비 : 약제구입비  방제기기 임차료 등

  ○ 손실보상  : 외래병해충 방제명령에 의해 발생한 농업인의 손실 비용

 5. 지원 형 태   사업 의 무 량

 병 해 충 방 제 비

  ○ 지원형태 : 자치단체경상보조

  ○ 사업규모 : 병해충 발생지역 50～60천ha

  ○ 지원단가 : 병해충에 따라 기 을 별도로 정하여 추진

  ○ 사 업 비 : 3,479백만원

  ○ 지원조건 : 국비보조 50%, 지방비보조 50%

    * 검역 상병해충은 방제의 요성, 방제효과 등을 검토, 지원단가 등을 별도로 결정 가능

 손 실 보 상

  ○ 지원형태 : 보상

  ○ 지원단가 : ｢농 진흥청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한 

규정(농 진흥청 고시)｣을 용하여 산출

  ○ 사 업 비 : 1,320백만원

  ○ 지원조건 : 국비보조 100%

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1. 사업신 청 단 계

 농 진 흥 청

  ○ 지 원 조 건   사 업 규 모  등 을  포 함 한  사 업 시 행 지 침 을  수 립 하 여  시‧도

(시‧군‧구)에 시달

 시· 도

  ○ 사 방제 사업 : 최근 3년간 피해 발생사례, 찰결과, 사업 타당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신청서를 농 진흥청에 제출(2014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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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후방제 사업 : 기상여건 등을 감안 병해충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신청서를 농 진흥청에 제출(2015년 3월～10월)

  시‧군‧구

  ○ 사 방제 사업 : 최근 3년간 피해 발생사례, 찰결과, 사업 타당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신청서를 시․도를 경유하여 농 진흥청에 

제출(2014년 10월 11일)

  ○ 사후방제 사업 : 기상여건 등을 감안 병해충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시‧도를 경유 농 진흥청에 사업신청(2015년 3월～10월)

 2. 사업자  선정 단 계

 농 진 흥 청

  ○ 사 방제 사업 : 시‧도(시‧군‧구)의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신청서와 시‧도

(시‧군‧구)의 최근 3년간의 병 발생율을 검토하여 사업자를 선정(2014년 10월)

  ○ 사후방제 사업 : 병해충 발생면 이 큰 지역을 우선 선정하며 필요한 경우 농

진흥청 등 계기  합동 지 검결과를 근거로 사업자 선정(2015년 3월～12월)

    -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 손실보상 사업 : 농 진 흥 청 , 시‧도(시‧군‧구)의 농작물 병해충 찰 결과 

긴 한 방제가 필요한 외래병해충이 발생하 을 경우 농 진흥청의 병해충 찰․

방제 책회의를 거쳐 사업규모  사업 상자 선정(연 )

 3 . 세 부 계 획 수 립   시행 단 계

 농 진 흥 청

  ○ 시‧도(시‧군‧구)의 병해충 방제세부 계획수립  시행에 필요한 찰  

검정결과 제공, 방제기술자문  장지도 등 지원추진

  시· 도( 시․ 군 ․ 구 )

  ○ 사 방제 사업 : 최근 3년간 피해 발생사례, 찰결과, 사업 타당성, 효율성 등을 

포함하는 사업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농 진흥청에 제출(2015년 3월 5일까지)

  ○ 병해충 방제를 한 ｢병해충 찰․방제단｣을 구성하여 지여건에 맞는 방제 

방법 등을 결정 후 사업추진

 4. 자 배 정 단 계

  농 진 흥 청

  ○ 시‧도(시‧군‧구)의 병해충 피해확산 방지를 해 사업비 신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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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실보상 명령을 이행한 자에 한 보상 은 농 진흥청에서 직  집행하

거나 시‧도(시‧군‧구)로 배정

  시· 도( 시․ 군 ․ 구 )

  ○ 병해충방제비 : 사업비의 효율 인 집행을 하여 방제약제 일 공  는 시‧도

(시‧군‧구) 주  공동방제 추진

    - 개별 농업인에게 사업비를 직  지 하는 것은 지양

  ○ 손 실 보 상  :  배정받은 손실보상 을 청구자에게 신속히 지

  ○ 국가회계시스템(디 인)과 지방회계시스템(이호조) 연계  입력 등 보조  

집행 련 행정 차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

 5. 이 행 검단 계

 《사후 리 》

  농 진 흥 청

  ○ 시‧도(시‧군‧구)의 사업추진 실태를 검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해 필요시 

이행사항을 검(연 2회)

  시· 도

  ○ 시‧군‧구가 농 진흥청의 보조  교부조건  병해충방제지원 사업지침에 맞게 

사업비를 집행하 는지 여부를 검

 《제 재 》

  ○ 정부지원 을 부당 사용한 경우는 농림축산사업자  집행 리 기본규정에 따라 

자 회수, 정책자  지원 상제외 등 제재

 6 . 사업평가   환 류 단 계

 《사업평가 》

  ○ 련분야 문가를 활용한 사업을 추진한 시‧도(시‧군‧구)에 한 지 검 

 사업평가 등을 통하여 사업효과가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여 확산

 《환  류 》

  ○ 지 검 시 제기된 문제 과 시‧도(시‧군‧구)의 요구사항을 감안하여 2014년도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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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016 년도 사업신 청  수 요 조 사  기타 사항

 1. 2016 년도 사업수 요 조 사

  ○ 사 방제 사업 : 최근 3년간 피해 상황을 단하여 다음 양식으로 농 진흥청에 

제출(2015년 9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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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6 년도 사업신 청   사업량 선정 안 내

  ○ 사 방제 사업 : 시‧도(시‧군‧구)의 수요조사와 병 발생면 을 고려하여 사업량과 

사업 상 선정(201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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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밭 식량작 물 산업육 성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입니다.

담 당기 담 당과 담 당자 화 번 호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과  장 한
사무  김  성

044-201-1831
044-201-183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지유통
  장 신형민

차  장 윤병재
061-931-1030
061-931-1033

지자체
(시․도  시․군)

친환경농업과 등 
(직제에 따름)

사무분장 규정에 의함 -

※ 동 지침에서의 ‘밭식량작물’이란 두류, 맥류, 서류, 잡곡류를 말함

Ⅰ. 사업개 요

 1. 목   

  ○ 밭식량작물의 생산․유통체계 구축  농가조직화 지원

 2. 근 거 법 령

  ○ 농어업․농어   식품산업기본법 제7조(농수산물과 식품의 안정  공 )

 3 .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단  :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합계 9,150 11,125 18,374 13,200 14,155 141,000

계열화
경 체

육성

소계 6,150 5,125 15,374 7,200 7,255 72,000

국  고 1,950 1,625 4,874 2,300 2,355 23,000

지방비 3,000 2,500 7,500 3,500 3,500 35,000

자부담 1,200 1,000 3,000 1,400 1,400 14,000

맥류
건조·

장
시설

소계 3,000 3,000 3,000 3,000 3,900 39,000

국  고 900 900 900 900 1,170 11,700

지방비 300 900 900 900 1,170 11,700

자부담 1,800 1,200 1,200 1,200 1,560 15,600

국산콩
유통종합

처리장

소계 3,000 3,000 3,000 30,000

국  고 1,200 1,200 1,200 12,000

지방비 900 900 900 9,000

자부담 900 900 900 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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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1. 사업 상 자  

  ○ 사업시행주체 : 농업법인( 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 조직(지역, 품목)

  ○ 사업주 기  : 시장·군수

 2. 지원 자 격   요 건

  가 . 자 격 요 건  :  '16년 사업신청자는 시․군․구에 사업신청서 제출 까지 

법인설립이 1년 이상 경과되고, 년도 매실 이 3억원 이상인 법인체

  나 . 지원 자 격

   ○ 계열화경 체육성 : 생산기반 확보․ 리, 수확 후 건조․ 장․가공 등을 

일 처리할 수 있는 법인체   ＊ 지원 상품목 : 콩, 감자, 고구마, 옥수수, 잡곡류 

   ○ 맥류 건조· 장시설 지원 : 맥류 재배면 이 300ha이상 규모화된 지역의 사업 상자

   ○ 콩 유통종합처리장 : 국산콩 재배면 이 1,000ha이상 규모화된 지역의 사업 상자

 3 . 지원 자  용 도

  가 . 계 열 화 경 체 육 성

   ○ 생산기반 시설․장비 : 공동육묘장, 우량종자 생산단지 등 생산비 감  

품질고 화를 한 공동이용시설․장비

   ○ 종합처리시설 지원 : 건조, 장, 가공, 생시설 등, 다만 동일품목에 신규 

APC가 지원된 지역(해당 시군 지역)은 기존 시설과 복되는 시설지원을 

제외하되 시설확충은 가능

   ○ 마  지원 : 랜드 개발․ 리, 마  기반구축, 상품  등

   ○ 농가조직화 지원 : 농가조직화를 한 농가교육 등

   ○ 기타 상기항목 이외에 사업목  달성을 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나 . 맥 류  건 조 · 장 시설  지원

   ○ 지원내용 : 맥류 건조· 장을 한 원료투입구, 사일로, 건조기 등

    - 사일로는 1,000톤 규모로 설치( 시 : 500톤×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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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지원내역 시>

구분 기본사항 세부내용

신설 1,000톤

규모

원료투입구 20톤 이상, 사일로(송풍, 냉각장치, 이송라인), 

건조기 20톤 이상

증설 사일로(송풍, 냉각장치, 이송라인), 건조기 20톤 이상

    * 목 에 배되지 않는 범 내에서는 시에 없는 시설·장비도 설치 가능

    * 기존 건조· 장시설의 개보수  가공시설 설치비 지원은 제외

  다 . 콩  유 통 종 합 처 리 장  지원

   ○ 생산기반 조성지원 : 생산비 감, 품질고 화를 한 공동이용 시설․장비

   ○ 종합처리시설 지원 : 정선시설, 선별시설, 장창고, 온 장창고 등

   ○ 회원농가 재배기술 교육․컨설  등 조직운 과 기타 사업목  달성을 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4. 지원 형 태

   ○ 재 원 : 농어 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조건

    - 계열화경 체육성 : 국고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 맥류 건조· 장시설지원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콩 유통종합처리장지원 : 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지방비는 시․도  시․군이 50%씩 부담하되, 지역여건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경 체의 자부담 능력이 미약할 경우 지방비 부담 가능

   ○ 사업기간 : 1년

 5. 지원 한 도액  기   범

  가 . 계 열 화 경 체  육 성

   ○ 생산기반 시설․장비  종합처리시설 등 : 10억원/개소

      * 개소당 사업비 한도는 경 체별 사업특성에 따라 사업 규모  사업비 감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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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맥 류  건 조 · 장 시설  지원  : 신설은 9억원, 증설은 6억원 지원

공  정 단  기계 

보 리 지원규모
평균설

치 수

( )

평균소

요동력(

kW)

평균설

치 수

( )

평균소

요동력(

kW)

처리용량
지원 액

(백만원)

원료 

투입  

정선, 

계량부

풍력선별기 1 1.5 1 1.5

·20톤/시간

·30톤/시간

479

573

원료조선기 1 3.7 1 3.75
호퍼스 일 1 -
버킷엘리베

이터
3 10.6 3 14.7

체인컨베이

어
1 2.6 2 5.9

소    계 18.4 25.9

화력 

건조부

순환식건조

기
1.5 25.1 3 51.3

·20톤/배치

·30톤/배치

81

96

버킷엘리베

이터
0.5 2.8 2 9.2

체인컨베이

어
1 3.0 2 4.4

소    계 30.9 64.9

장

 

사일로부

장사일로 2 128.1 4 48.7
·400톤(평)

·500톤(평)

·300톤(호퍼)

·400톤(호퍼)

·500톤(호퍼)

257

296

214

226

226

버킷엘리베

이터
2 9.2 2 11

체인컨베이

어
3 10.5 3 9.6

소   계 147.8 69.3

집진부

싸이크론송

픙기
1.5 32.3 3 69.3

※ 원료투입시설, 

건조시설, 장시설의 

지원 액에 포함

백필터 

송풍기
1 35 - -

소      계 67.3 69.3

기타 

시설

에어 

컴 셔
1 14.8 1 15

소      계 14.8 15
총 

소요동력
279.2 258.8

   * 지원규모는 시로 활용, 세부사업별·지역별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나 . 콩  유 통 종 합 처 리 장  지원  : 총 사업비 30억원/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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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1. 사업신 청 단 계

  가 . 계 열 화 경 체 육 성

   ○ ‘16년 사업 신청자는 시․군․구에 사업신청서 제출 까지 법인 설립을 

완 료 한 법인체에 한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업신청서를 시․군․구에 제출

('15년 1월말까지)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경 체의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증빙서류 각 1부

   ○ 시․군은 신청사업 계획을 검토․심의하여 시․도에 제출(2월말), 시․도는 

문가심의 원회를 거쳐 격자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3월말)

  나 . 맥 류  건 조 · 장 시설  지원 ,  콩  유 통 종 합 처 리 장  지원

   ○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신청(12월 )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 시장·군수는 사업 상자로서 격하다고 단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추천

(12월 )

    - 시장·군수는 부지확보여부  해당부지의 계법령상 여부 등에 해 

철  확인

    - 신청지역의 재배규모, 처리물량 확보방안 등 사업추진 여건을 종합 검토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추천한 사업자의 사업계획에 해서 농정심의회 

는 문가 심의회를 거쳐 합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추천

(12월말까지)

     - 시·도지사는 해당지역 맥류산업 발 방향과의 부합성, 발 가능성, 정상

인 공사추진 가능성 여부 등을 검토

 2. 사업자  선정 단 계

  가 . 계 열 화 경 체 육 성

   ○ 선정주체 : 평가단(10명이내)의 3단계 평가, 산을 감안 최종 선정('15.12월)

   ○ 선정방식 : 서면평가 40%, 발표평가 60% 반 , 장평가는 선정에 참고

   * 평가지침은 별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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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내용 락여부, 사업 상자의 정성, 자격요건 충족여부, 사업비 산정의 

성, 복투자 여부 등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15.1월까지)

    - 부실 사업계획서는 심사 제외하고, 부분 으로 미흡한 경우는 보완 요청

    - 평가․선정결과는 지자체를 통해 별도 통지(’15.2월)

3 . 세 부 사업계 획  수 립   시행 단 계

  가 . 계 열 화 경 체 육 성  :  ‘ 15년 사업시행자  

   ○ 해당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법인으로 하여  세부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15.1월말까지)

   ○ 사업법인은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제출

     - 각 단 사업별 구체 인 계획서(필요성, 추진방법, 일정, 기 효과, 소요 산 등) 포함

     - 사업계획 수립 시 일 발주 가능사업은 일 발주 계획 수립 

   ○ 사업법인은 필요할 경우 문가 컨설 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추진에 반

    - 사업계획 수립, 평가, 농업인 조직화, 교육, 경   기술지도, 장애로 해결 등 

사업  분야에 걸쳐 성과를 극 화 할 수 있는 방안과 운 자  확보 계획 수립

   ○ 사업계획 변경은 단 사업비 40% 이내는 사업목 과 지원기 에 부합되면 

시․군에서 검토, 시행하고 기본방침과 주요사업내용 변경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

  나 . 맥류 건조· 장시설 지원,  콩 유통종합처리장 지원 :  ‘ 15년 사업시행자

   ○ 사업자로 확정되면 사업비 범 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사업계획서

(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에 승인요청(‘15.2월 )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수립한 세부사업 계획을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은 보완 

는 변경하도록 조치하고, 시·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승인요청(‘15.2월말까지)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확정된 사업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 상자가 

불가피한 사정발생 등 정당한 사유로 사업을 도 포기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을 반납하여야 함

   ○ 승인 받은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

    - 경미한 사항  사업비 산출내역상 분류항목별로 40% 이내로 조정할 경우는 

시장군수의 승인, 사업부지 변경  분류항목별로 40% 과하여 조정할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 승인하에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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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자 배 정  단 계

  지자 체 ( 시· 도,  시· 군 )

   ○ 시․도, 시․군은 월별 소요자 을 사업법인의 신청을 받아 월 20일 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한도배정 요구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시․군)의 자 배정 요구가 있으면 련규정에 의거 배정

  지자 체 ( 시· 도)

   ○ 사업 상 시·군에 보조  교부시 반드시 사업자별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여 지원

자격  요건, 지원시설  설치규모 등을 검토 확인 후 보조  교부

  지자 체 ( 시· 군 )

   ○ 사업비(국고+지방비)는 공사실 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 제53조에 따라 자

부담을 우선 집행하게 하고 자부담 에 한 사업실 을 확인 후 사업시

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 을 집행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보조 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지원비율 수 여부  이미 지 한 

보조 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 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함 

   ○ 기타 사업비 집행· 리에 한 사항은 산 련 법령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사업 리 기본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름

 5. 이 행 검 단 계

 《사후 리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사추진상황, 자 집행의 성 등 사업추진 황을 검

하여 사업부진 방  부실화 사  방지 등 사업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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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추진 실  간 검(사업집행단계)

    - 검시기 : 반기별 1회이상 (5～6월, 11～12월)

    - 검반 : 농림축산식품부(주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합동 지방문 검

    - 검내용 : 사업계획 이행 검, 사업추진 문제   개선방안 도출

     * 자 집행상황, 시설부지확보, 조직운 , 마  등 세부사업 추진계획은 가  

원안 로 추진하고 계획 변경 시 도, 시․군의 의견 등을 확인

   ○ 검결과 조치 : 검결과 미비사항은 사업계획 수정  보완 등 조치

 사업주 기 ( 시· 도  시․ 군 )

  ○ 간 검

    - 매분기 1회 이상 사업추진 상황 검을 실시하고 검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미비 으로 지 된 사항에 해서는 개선 조치

  ○ 사업주  기 은 산 이월․불용이 상될 경우 이월․불용사유서  지출

원인행  등 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매년 1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주  기 은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산법령에 따라 사업비 정산결과를 

총 부서에 제출하고,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검정  사업비 정산은 재원별로 구분하여 증빙서류에 의해 실시하고 

장 확인을 실시하고 사진촬  등 근거자료 첨부

    - 특히, 계열화경 체육성 지원사업은 경 체 교육·홍보  컨설 사업비  

정산시 사업비 집행 실 ( 수증 등)을 철 히 확인하고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납 조치

   ○ 시장·군수는 시설 리 담책임자를 지정함은 물론 정기  실태조사, 장

검 등을 통한 사후 리 감독 철

    - 시설의 효율 인 운 리를 해 선량한 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 사후 검(계열화경 체육성 완료사업체 용)

    - 계열화경 체육성은 사업종료 후 4월  실시하고, 검 결과 우수 경 체에 

하여는 해외연수  시상 등 실시로 경 체 활성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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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가공 시설 등에 한 감리는 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업체를 선정

  ○ 보조 으로 취득한 요재산 리기간은 아래와 같다.

재산명
사후 리기간

처분제한기 비고
부터 까지

맥류 건조․ 장시설
 사업완료

 익년 1월부터
10 년간

보조 의 산  리에 

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여, 

담보제공 등을 제한

차량, 장비 등 ″ 5 년간

 건축물

 -콘크리트,블럭조

 -철근 콘크리트

″ 10년간

 《제 재   처 벌 내 용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 제63조

   ○ 사업 검 결과 사업추진 부진, 운  부실, 보조  취득재산 리가 부실한 

사업체에 해서는 즉시 계법령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

   - 부당사용 내역에 따라 1∼5년 간 사업지원 제한

 6 . 성 과 측 정 단 계 ,  사업평가   환 류 단 계

 《성 과 지표 측 정 》

   ○ 매년 계열화경 체육성 지원을 받은 경 체의 년도 경 성과를 평가하여  성과지표 측정

     - 평가시기 : 연차평가 시행시 성과측정 병행(매년 6월)

   ○ 매 년 사업성 과 지표 측 정 시 부 진 사업(기성 고   집 행율  70%미만 )지구 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해 페 티 시행할 수 있음

  《만 족 도 조 사》

   ○ 조사기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조사시기  방법 : 매년 11 ∼ 12월 

   ○ 조사 상 : 사업 계자(계열화경 체, 지자체, 문가 등)

Ⅳ. 2016 년도 사업 수 요 조 사  기타 사항

 1. 2016 년도 사업 수 요 조 사

   ○ ’16년 사업 비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농림

사업정보시스템 게시]의 첨부물 없이 제출('15.1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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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방법 : 신청서 작성(신청자) → 시․군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2. 2016 년도 사업 신 청   지원 상 자  선정 안 내

   ○ 사업신청서 제출 : 세부내용은 별도 시행

    - 기한 : 사업신청자(1월말)→시․군(2월말)→시․도(3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16년 사업신청자는 시․군․구에 사업신청서 제출  까지 법인설립이 

1년 이상 경과된 법인체에 한함

   ○ ’16년도 사업 상자 결정(농림축산식품부) : ’15년 12월

 3 . 기타 사항

   ○ 사업추진 상황보고 :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 사업비 이월, 불용 상황 보고 : 매년 11월말까지

   ○ 사업정산 보고 : 사업완료 익년도 2월 2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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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생산  유 통 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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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ㅇ 합  계 28,571 23,109 23,109 46,218 324,002

 - 보  조 10,000 8,088 8,088 8,088 56,700

 - 지방비 - - - 8,088 56,700

 - 자부담 18,571 15,021 15,021 30,042 210,602

11 농산물공동출하확 지원사업

① 공 동 선별 비

▶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입니다.

담 당기 담 당과 담 당자 화 번 호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과  장 안  수

서기  신 우 식

044-201-2211

044-201-2223

국립농산물품질 리원 품질검사과
사무  이 수 훈

주무  조 주 

054-429-4112

054-429-4114

시․도, 시․군․구 농정 담당부서

Ⅰ. 사업개 요

 1. 목   

  ○ 산지의 규모화‧조직화를 유도하여 농산물 유통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의 안정 인 로 확

 2. 근 거 법 령

  ○ 「농수산물품질 리법」제5조, 제110조

  ○ 「농어업․농어   식품산업기본법」제43조

 3 .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단  : 백만원)

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1. 사업 상 자  :  ‘ 14년 산지유 통 종 합 평가  결 과  선정 된  통 합 마  조 직

( 참 여 조 직  포 함 )

   ○ 농 조직(지역농 , 품목농 ,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농업법인(

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동조합

     * 2개 이상 사업자의 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에만 지원

   ○ 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농산물 생산․유통 련 동조합

    ※ 사업참여 생산자 조직원은「농어업경 체 육성  지원에 한 법률」에 따라 “농업

경  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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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상자에 한 세부 공통사항은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에 용되는 산지유통

활성화사업 기  용

 2. 지원 자 격   요 건

   ○ 사업신청 기한 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조 을 신청한 자

   ○ 원 농산물을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 한 실 이 우수한 조직에 우선 지원

    * 조직화취 액(구 공동계산취 액) 등 련 지표는 농식품부의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를 반

    ** 조직화취 액 : 공동계산 수탁매출액 + 계약재배 매취매입액

    *** 계약재배 : 종( 는 정식  착과) 에 실시한 계약재배만 원칙 으로 인정하되, 

단순매취(포 , 정 , 창고거래 등)는 불인정, 다만, 품목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불

가피한 경우 생육기간 2/3이 에 계약재배한 것은 인정

    ***농 조직은 지자체와 농 앙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농산물 공동출하조직육성

사업’에 참여하는 조직 우선 지원

   ○ 통합마  조직의 참여조직은 통합마  조직으로 출하하는 물량에 해 지원

   ○ 농산물 표 규격 표시사항 수  공동 랜드3)를 사용하며, 표 규격

에 따라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4)하는 경우에 지원

     -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농산물 도․소매 유통업자 등에게 출하하는 물량과 

기타 출하처로서 출하실  증빙자료가 명확한 경우에 사업량으로 인정

 3 . 지원 상

   ○ ����, �, ��(	��
��), �, ���, ���, ���, ����
���
���
� � � � �* 사과 소포장 유통활성화 련 ‘15년 8월 1일부터 사과 15kg 상자에 해서는 공동선별비 지원 제외 

 4. 지원 형 태

   ○ 지원비율

    ① 시․군 단  사업 상자

    - 수탁 : 국비 25%, 지방비 25%, 자부담 50%

    - 매취 : 국비 10%, 지방비 10%, 자부담 80%

    * 계약재배에 한해서 지원

    ② 품목 역조직 사업 상자

    - 수탁 : 국비 50%, 자부담 50%

    - 매취 : 국비 20%, 자부담 80%

    * (공통) 매취사업은 계약재배한 물량에 한해서 지원

3) 지자체와 산지유통조직이 함께 개발하여 활용하는 랜드 는 다수의 생산자조직이 참여한 시․군단  

이상의 랜드 는 산지유통조직의 1개 고유 표 랜드  농 계통 랜드

4) 참여 농가 모두의 생산물을 일정기간 공동으로 매하고, 매 을 등 에 따라 분류하여 등 별 

평균단가로 공동 정산하는 제도(친환경인증농산물 등은 별도 공동계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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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목 역조직 : ‘15년부터 개별조직으로 년도에 2개시ㆍ군 는 시ㆍ도 이상에서 원물을 

확보(수탁 는 계약재배 매취)하고 원 농산물취 액 100억원이상  조직화취 액이 70억원

이상인 조직(통합조직으로 품목 역조직 요건을 갖춘 조직 포함)이며, 산지 련 사업(산지

유통활성화사업, 농산물마 지원사업)에 통합조직과 동등 한 자격을 부여(원 농산물

취 액  조직화취 액은 연차 으로 확  계획)

  ○ 지원기   단가

    - 품목별 kg당 선별인건비 단가를 용[별표 1]

 5. 지원 한 도액  기   범

   ○ 년도(‘ 14년)  산지유 통 종 합 평가 결과,  사업계 획 , 조 직 규 모 , 년도 

사업실 , 반 내 역  등 을  감 안 하 여  사 업 상 자 별  산  배 정

  ○ 조직별 국고보조  배정하한 : 10백만원

  ○ 조직별 국고보조  배정상한 : 500백만원 내외  

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1. 사업신 청 단 계

 농 원  시․도(시․군)

   ○ 시․도  시․군은 농 원과 공동으로 사업 상조직(‘14년 산지유통종합평가 

통과 조직) 상으로 사업내용  신청에 한 사항을 안내(매년 1월)  

   ○ 시․군은 사업계획서를 수하여 검토한 후 사업자별 신청내역을 작성하여 

시․도로 제출

 농림축산식품부

  ○ ‘14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  조직화취 액, 사업수요 등을 감안하여 시도별로 

지원형태별 산 배정(안) 통지(1월 )

 사업 상자

   ○ 사업희망 조직은 공동선별시설이 소재하는 시․군에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1.20.까지)

    - 2개 도 이상에서 계약재배 하는 역품목조직은 소재지 할 시․도에 신청

     * 산지유통종합평가(‘14)에서 선정된 통합마 조직(참여조직 포함)만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신청 가능(개별조직은 지원 제외)

2. 사업자  선정 단 계

 시․도(시․군)

   ○ 시․도는 산 배정 한도내에서 배정기 을 수립하여 농 원과 의하고 

사업 상자 선정결과(안)을 농 원에 제출(1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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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원

   ○ 시․도와 의  검토한 사업 상자 선정결과(안)을 농식품부로 제출(2월 )

농식품부

   ○ 농 원에서 제출한 사업 상자 선정결과를 확정하여 사업 상자  산 배정

내역을 시․도  농 원에 확정 통지(2월 순)

3 . 세 부 계 획  수 립   시행 단 계

 농 원, 시․도(시․군)

   ○ 시․군은 농 원의 조를 받아 포장재 제작 의서[별지 제2호 서식]을 2부 

작성하여 사업 상자와 각각 1부씩 보 (2월)

   ○ 시․군은 농 원과 합동으로 포장재 제작 의  보조  지 신청의 정여부 확인

   ○ 시․군은 농 원과 합동으로 사업 상자가 제출한 보조  지 신청의 정 

여부를  [별표 2]에 따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보조 을 지

   ○ 시․ 도는  시․군별로 사업계 획 변 경  시 배 정 산 내 에 서 조정이 가능한 

경우 시행하되, 시․도간 배가 필요한 경우는 농식품부와 의하 여  시행

   ○ 사업이 완료되면 시․군은 결산하여 그 결과를 ‘16. 1. 10.까지 시․도에 제출

하고 시․도는 ‘16. 1. 20. 까지 농 원  농식품부에 제출

 사업 상자

   ○ 공동선별․출하․정산이 완료되면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보조  신청서를 

작성, 익월 5일까지 정산 집계표(수탁)[별지 제4호 서식], 물량 집계표(매취)

[별지 5호 서식]를 첨부하여 시․군․구에 보조  지 신청

    - ‘14. 12월 정산한 물량에 한 보조 은 ‘15. 2월말까지 신청하고, ‘15. 11. 30.까지 

정산한 물량의 보조 은 ‘15. 12. 10. 까지 신청

      * ‘14.12월 분 물량은 ‘15년도 사업자로 계속 선정된 경우에만 신청가능

   ○ 공동계산 정산서, 출하내역서, 공동선별 작업일지, 포장재 재고 리 장을 

자체보 하고 있어야 하며 련 공무원의 확인요청 시 제출해야 함

   ○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계획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 인수합병 등으로 사업 상자명이 변경된 경우도 변경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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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 배 정 단 계

 농림축산식품부

  ○ 각 사업 상자는 지자체를 경유하여 사업 상자의 사업비(국고보조) 배정 요청에 

의해서 자 배정

 사업 상자

  ○ 사업 상자는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에 의거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고, 자 의 

용 도  사업기간 내 에  맞게  집 행하 여 야  하 며 , 사업실 에  따 라  지자 체 에 

사업비  요청

  ○ 사업비 요청시 는 최종 정산시 제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시․도(시․군)  농 원

   ○ 시ㆍ도는 할 상사업자의 사업비(국고보조)를 사업자의 요청 등에 따

라 농식품부에 사업비 배정(일  는 수시) 요청

   ○ 시ㆍ도 는 시․군은 농 원과 조하여 자부담 에 의한 사업실 을 확인

(자부담 우선집행)한 후 사업의 실 에 따라 사업자 (국고보조  지방비) 집행

   ○ 시ㆍ도는 최종 정산결과를 농 원  농식품부에 제출(‘16.2월말)

 5. 이 행 검단 계

《사후 리》

농식품부

  ○ 공 동 선별 비  지원 사업의  원 활 한  사업추 진 과  집 행 과정상 문 제   제 도

개선 사항 악을 하여 매 분기별 각 1회 이상 장 검 실시

시․군, 농 원

  ○ 사업추진상황 지도․ 검을 매 분기별로 각 1회 이상 실시

시․도(시․군)

  ○ 사업 상자의 품목별 공동선별․공동출하시기에 사업추진상황 수시 검

《표 규격품조사》

농 원

  ○ 수시로 산지와 소비지 출하 농산물에 하여 표 규격품조사를 실시하여 

반사항 발 시 해당 사업조직에 통지  행정처분

  ○ 행정처분(시정명령, 표시정지 등) 이행여부를 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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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사항》

시․도(시․군)

  ○ 사업 상자가 보조 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규정을 반한 때에는 련 

법령 등에 따라 의 조치(농식품부 보고)

   - 보조  교부결정의 부 는 일부를 취소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는 500만원 

이하의 벌 형(보조  산  리에 한 법률)

   - 부 당사용 액 에  따 라  1～ 5년 동 안  지원 제 한   보 조 의  회 수 (농림축산

식품분 야  재 정 사업 리  기본 규 정 )

 6 . 사업평가   환 류

 《사업평가》

  ○ 산지유통종합평가에 따른 공동계산액 평가

   -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우수조직에 한 인센티  지원 등을 통해 산지

조직의 공동계산 확

 《환 류》

  ○ 공동계산율이 증가한 조직은 다음해 사업비 배정 시 인센티  용

  ○ 실 이 부진한 조직은 다음 해 사업비 배정 시 페 티 용

Ⅳ. 2016 년도 사업신 청  수 요 조 사  기타 사항

  ○ 2016년도 사업수요조사 : 별도 통지

  ○ 2016년도 사업신청  지원 상자 선정안내 : 2015년 사업지침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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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품 목
선별비용

(원/kg)

선별비조정

(원/kg)

kg������(�)

매취사업

(20%)

����

���	


과실류

감  귤 87 87 17 44 

단 감 ��� ��� 24 60 

떫은감 �� �� 19 48 

매 실 � � 19 49 

배 ��� ��� 37 92 

복숭아 �� �� 31 79 

블루베리 �� �� 114 285 

사 과 ��� ��� 23 58 

양앵두 �� �� 114 285 

자 두 ��� ��� 29 73 

참다래 �� �� 16 41 

포 도 ��� ��� 41 103 

한라봉 ��� ��� 32 81 

서류

감  자 �� �� 18 44 

고구마 ��� ��� 27 67 

야 콘 �� �� 34 86 

채소류

가  지 ��� ��� 24 61 

건고추 ��� ��� 22 56 

겨자 ��� ��� 46 116 

결구상추 �� �� 17 43 

깐대파 �� �� 25 64 

깐마늘 ��� ��� 33 83 

깻 잎 ��� ��� 26 64 

꽈리고추 ��� ��� 44 110 

단호박 ��� ��� 23 57 

당 근 �� �� 19 47 

대 파 ��� ��� 59 148 

딸 기 �� �� 96 240 

로메인 ��� ��� 46 116 

마 늘 ��� ��� 32 80 

멜 론 �� �� 17 43 

미나리 ��� ��� 43 107 

[별 표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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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품 목
선별비용

(원/kg)

선별비조정

(원/kg)

kg������(�)

매취사업

(20%)

����

���	


채소류

방울토마토 �� �� 21 54 

부 추 �� �� 34 86 

브로콜리 ��� ��� 26 64 

비타민 ��� ��� 46 116 

상 추 ��� ��� 54 134 

생 강 ��� ��� 63 158 

생취나물 � � 15 38 

셀러리 ��� ��� 46 116 

수 박 �� �� 7 17 

시금치 ��� ��� 36 91 

애호박 �� �� 13 32 

양배추 ��� ��� 21 53 

양 파 � � 14 35 

얼갈이배추 �� �� 16 40 

오 이 ��� ��� 31 78 

쥬키니호박 ��� ��� 39 97 

쪽마늘 ��� ��� 46 116 

쪽 파 ��� ��� 79 197 

참 외 � � 15 37 

콜라비 �� �� 13 33 

토마토 ��� ��� 22 55 

파프리카 ��� ��� 30 75 

풋고추 ��� ��� 39 97 

풋옥수수 � � 16 39 

피 망 ��� ��� 28 71 

홍고추 ��� ��� 46 115 

버섯류

느타리버섯 ��� ��� 37 93 

새송이버섯 ��� ��� 65 162 

양송이버섯 �� �� 76 189 

화훼류

국 화 22(본당) 22(본당) ����
 �����


장 미 26(본당) 26(본당) ����
 �����


 주) 1. 품목별 공동선별 지원단가가 없는 품목은 농산물 종류별 최 단가를 용하여 지원

2. 신선편이 농산물은 원료 농산물의 품목별 지원단가를 용하되, 지원단가가 없는 품목은 

종류별 최 단가 용

3. 2년 마다 농 원에서 주요 사업조직을 상으로 단가조사를 실시해 갱신

4. 표고버섯은 버섯류 최 단가(느타리버섯)를 용하여 지원(‘15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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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2년까 지 2013 년 2014년 2015년 2016 년이 후

합  계 43 2, 107 68,139 55,539 78,648 518,292

국  고 19 1, 8 8 3 30,603 24,303 24,303 153,845

지방비 - - - 8,088 56,700

자부담 240, 03 3 37,536 31,236 46,257 307,747

ㅇ공동선별비지원 243,362 23,109 23,109 46,218 324,002

 - 국  고 85,177 8,088 8,088 8,088 56,700

 - 지방비 - - - 8,088 56,700

 - 자부담 158,185 15,021 15,021 30,042 210,602

ㅇ물류기기공동이용 188,745 45,030 32,430 32,430 194,290

 - 국  고 106,706 22,515 16,215 16,215 97,145

 - 지방비 - - - - -

 - 자부담 81,848 22,515 16,215 16,215 97,145

② 물 류 기기공 동 이 용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농림축산식품부 원 산업과 입니다.

담 당기 담 당과 담 당자 화 번 호

농림축산식품부 원 산업과
과  장 최 정 록

사무  이 승 한

044-201-2231

044-201-2234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aT)
시장지원

차  장 류 정 한

  리 방  석

061-931-1041

061-931-1042

Ⅰ. 사업개 요

 1. 목

  ○ 산지의 규모화․조직화를 유도하여 농산물의 시장 교섭력을 확보하고 공동선별․

물류기기 공동이용을 지원하여 공동출하를 통한 산지의 안정 인 로 확

   - 일  팰릿타이징을 통한 농산물 유통비용 감  물류 효율성 제고

 2. 근 거 법 령

  ○ 농어업․농어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 제1항

  ○ 농수산물품질 리법 제5조 제1항, 제110조

 3 .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단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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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1. 사업 상 자

  ○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등 농 조직

  ○ 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 제91조에 합한 조직

    * 2개 이상 사업자의 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 농수산물 유통  가격안정에 한 법률 제29조에 의거하여 공 도매시장

( 는 농 공 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2. 지원 자 격   요 건

  ○ 사업신청 기한 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조 을 신청한 자

  ○ 채소류 주산지(시․군 단 )에서 해당 주산지 품목을 출하하는 조직에 해 

우선 지원

  ○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 팰릿, 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경우

  ○ 지원 상 해당조직이 내(시․군범 ) 자체가공공장 는 처리형 산지

유통센터에 출하하는 물류기기는 지원 상에서 제외(수송용으로 보지 않음)

  ○ 물류기기통합 리시스템(www.atpool.or.kr)에 속하여 이용량을 등록하고 

출하처  풀 회사로부터 이동확인을 받은 경우 

 3 . 지원 상

  

부류별 지원 상 세부품목

양곡부류
두류, 조, 좁 , 수수, 수수 , 옥수수, 메 , 참깨, 땅콩, 

기타 잡곡류(미곡, 맥류는 제외)

청과부류
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목과류, 버섯류, 서류, 수삼, 

유지작물류, 두류  잡곡  신선한 것

화훼부류 화, 지, 엽  분화

약용작물류 한약재용(야생 채취 는 기타 재배에 의한 것은 제외) 등

임산물류
밤, 잣, 추, 호두, 은행, 도토리, 표고, 송이, 목이, 팽이, 

한약재용 임산물

    * 세척, 세  등 처리(신선편이)  1차 형태의 단순가공품도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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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원 자 의  사용 용 도

  ○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 팰릿, 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비용

 5. 지원 형 태   사업 의 무 량

  ○ 지원조건 : 국고 보조 50%, 자부담 50%

   - 공 도매시장 팰릿 출하 시 국고 보조 20% 상향

  ○ 지원단가 : 물류기기 종류별, 출하처별 단가를 용[별표]

 6 . 지원 한 도액  기   범

  ○ 신청 사업자별 과거년도 사업실   계획, 년도 계획 비 집행 실  등을 

기 으로 산 배정(총 산의 80%)

  ○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품목별 특성을 감안한 우수조직에 인센티  배정

(총 산의 20%)

   - 법인조직은 최근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조직을 상으로 배정

    * 법인조직  취 품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우수조직 선정기 을 용하여 

배정할 수 있음

   - (사)한국농업유통법인 앙연합회 소속 산지유통인은 별도의 우수조직 선정

기 을 마련하여 배정

  ○ 조직별 배정한도 : 하한 3백만원, 상한 150백만원

    * 인센티 는 상한 용 제외

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1. 사업신 청 단 계

  ○ 농식품부는 `15년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추진방향을 aT에 통지

  ○ aT는 년도 12월부터 사업 당해연도 1월 에 농업 문지, 물류기기통합

리 산시스템을 통해 사업신청 공고

  ○ 사업 상자는 출하유형별, 월별, 물류기기별 출하계획 등 사업계획서를 물류

기기통합 리 산시스템  간 행기  등을 통하여 제출

    * 사업계획량은 년도 이용실  기  120%로 한정

   - 농  조직은 농 앙회, 비농  조직은 (사)농식품법인연합회 는 (사)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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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유통법인 앙연합회로 제출하고 각 행기 은 사업계획서를 취합하여 

aT로 제출

    * 사업계획서 제출은 물류기기통합 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고 농 앙회, (사)

농식품법인연합회, (사)한국농업유통법인 앙연합회는 사업안내, 서류 수 등의 

역할 담당

  ○ aT는 각 행기 의 사업신청 결과를 취합하여 농식품부로 보고

 2. 사업자  선정 단 계

  ○ aT는 사업공고 후 사업계획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자에 한하여 

지원자격  요건, 지원 상 등 합여부를 검토하여 사업 상자를 선정

   - 확정된 사업자  사업비 지원계획과 우수조직에 한 인센티  배정 후 

사업 상자별 최종 배정내역을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행기 에 통지

 3 . 세 부 계 획 수 립   시행 단 계

  ○ 사업 상자는 물류기기를 공 받고자 할 경우 사용 3일 까지 물류기기통합

리 산시스템을 통하여 물류기기 임차를 풀 회사에 요청

  ○ 풀 회사는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물류기기의 종류, 수량, 요청일 등을 

확인하여 지정한 장소로 입고

  ○ 농산물을 유통사업장에 출하한 경우 반드시 물류기기 품명, 수량, 유통사업장, 

농산물명 등을 산상에 등록하고 유통사업장은 해당 내용을 산상의 출하

등록 사항과 일치여부를 확인

  ○ 풀 회사는 산지 사용자  유통사업장의 확인사항을 집계하여 물류기기 회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에 물류기기를 회수

   - 산지 사용자가 유통사업장으로부터 물류기기를 직  운반한 경우에는 산

시스템에 해당 사항을 유통사업장에서 출고내역을 입력하고, 자차운반 조직의 

내역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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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자 배 정 단 계

  ○ 농식품부는 aT의 사업비 교부요청에 의해 매월(분기 는 반기별 가능) 국고

보조 을 교부하고 연간 사업비 집행 황 확인  산 운용방안 지도

  ○ aT는 산 배정기 에 의해 개별사업자에게 연간 단 로 배정하고 사업비 

정산은 매월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물류기기통합 리시스템상의 월별 

풀 이용료 정산 상 액에 따라 개별사업자별 정산 실시

   - 월별 정산 액 확정 후 국고보조  해당액을 농식품부로 교부신청하고 국고

보조  교부 후 자부담액을 합산하여 풀 회사별로 정산 실시

    * 사업비 정산 상은 당해월 해당분만 가능하며 지난월 해당분은 소  용 불가

  ○ 농  조직은 매월별로 자체분의 보조 을 농 앙회에 신청하고 농업법인

(산지유통인 포함)은 매월별로 보조 을 (사)농식품법인연합회 는 (사)한국

농업유통법인 앙연합회에 신청

   - 보조  신청시에는 자부담분(부가가치세 포함) 풀 이용료를 (사)농식품법인

연합회 는 (사)한국농업유통법인 앙연합회에 납부

  ○ 사업 상자는 물류기기 이동내역을 산등록하고 이동 표  거래명세서 

등 보조  신청서류를 편철 보 하며 산지유통인은 (사)한국농업유통법인

앙연합회에 제출

    * 수 행기 은 정산일정에 따라 사업 상자의 보조  지 요청서와 월별이용

내역을 제출받아 산등록내역과 일치여부를 확인 후 보

 5. 이 행 검단 계

  ○ 행기 이 수시로 사업자별 사업여건  집행실 과 불용 산 등을 고려한 

자체 기 을 마련하여 유통주체별 사업자간 산조정을 aT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aT는 조정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단, 행기 간 산의 과부족에 한 효과  응과 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을 

해 필요 시 aT가 총 으로 직  시행할 수 있음

 6 . 사후 리 단 계

  ○ 농식품부  aT는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집행과정상 문제  

 제도개선 사항을 악하기 하여 연 2회 이상 장 검을 실시

   - 필요시 행기 과 합동 장 검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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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검과정에서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차에 따라 제재 조치

 《제 재   처 벌 내 용 》

   - 보조  부당 사용조직에 해서 부당사용 액  비율에 따라 1～5년간 

지원 단

   - 자부담액 납, 보조  부당사용 풀 회사는 부당사용 액  비율에 따라 

1년 이상 사업 참여 제외

   - 풀 이용료 집행 시 출하량 허 기재, 허 자료 제출 등 부당한 사례가 발생

하 을 경우 지원된 보조 의 지체 없는 회수  지원 단 등 조치

   - aT는 풀 회사에서 공 하는 물류기기의 세척, 청결상태 등을 수시 확인 후 

문제  발생 시 개선지도

 7 . 사업평가   환 류 단 계

  ○ aT는 사업종료 후 사업계획 비 실   출하처별 하역기계화율 제고 기여도 

등을 평가

   - 평가 결과는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차년도 사업비  인센티  배정에 반

Ⅳ. 2016 년도 사업신 청  수 요 조 사  기타 사항

 1. 2016 년도 사업수 요 조 사

  ○ 각 행기 은 신규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조직에 사업 안내를 실시하고 

신규 수요 산 규모를 `15.4월말까지 aT를 통해 농식품부에 보고

 2. 2016 년도 사업신 청   지원 상 자  선정 안 내

  ○ 2015년도 사업시행지침 내용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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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표]

�����(�������
��)

   (단 :원) 

유형 ① 공 도매시장 출하시 (1회 기간 17일, 산지이용 9일이내)

구분
풀이용료

VAT
국고보조

(70%)

자부담

(VAT포함)입고비 사용료 회수비 계

팰릿 760 940 1,000 2,700 270 1, 8 9 0 1, 08 0

라스틱 상자 190 250 250 690 69 48 3 27 6

다단식 
목재상자

310 670 400 1,380 138 9 6 6 552

팰릿 철상자 1,040 2,020 1,300 4,360 436 3 , 052 1, 7 44

유형 ② 종합유통센터, 형유통업체 출하시 (1회 기간 15일, 산지이용 7일이내)

구분
풀이용료

VAT
국고보조

(50%)

자부담

(VAT포함)입고비 사용료 회수비 계

팰릿 730 860 960 2,550 255 1, 27 5 1, 53 0

라스틱 상자 150 180 190 520 52 26 0 3 12

다단식 
목재상자

310 610 400 1,320 132 6 6 0 7 9 2

팰릿 철상자 1,040 1,660 1,300 4,000 400 2, 000 2, 400

유형 ③ 김치가공공장, 산지유통센터 출하시 (1회 기간 10일, 산지이용 5일이내)

구분

풀이용료

VAT
국고보조

(50%)

자부담

(VAT포함)
입고비 사용료 회수비 계

팰릿 520 530 690 1,740 174 8 7 0 1, 044

라스틱상자 130 120 170 420 42 210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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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

① 산지유 통 시설 지원 사업

(구)농산물유통개선(APC)  

▶ �������	
������������������������ 
���� ��� ��� �	
�

������� 	
�� ��������
��������

044-201-2211

044-201-2223
�������	
��

(aT)
��	
� ���������

 ������!"
061-931-1030

061-931-1035

�#$%& ��'(� ������)*�
 ������(+

02-2080-6783

02-2080-6786

,‧-, ,‧. �/01�� �/012
 *  이 사업의 시행기 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지유통 입니다.(문의처 061-931-1035～7)

Ⅰ. ����
 1. �����
  ○ ��!"�#$
��%&'�(��)*��+�,-
�./�01$�2�3�$

4������56��7&'���8�9�․���:;$<�=>?*�@-
   - �����86�0A$·B�$&��C�DE��F&·G)·HI·JI�2�K&�L< 

�M�N�6�C��OP�5(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enter) �7
  ○ ����QR��P(S/�NR:;$), ����TUV�@-·WXY, ����

�5��P<�Z[\�]^�N�?*���9�_<�`a�b���'

 2. ����
  ○ �N�8����2�cAd�
����ef�g51Q(�N�8����hi<�5j·kl�L)

 3. 	
��������
(mC�: no7)

���� ���� 2011�� 2012� 2013� 2014� 2015��
 �/3(45) 380 330 15 7 7 21
 �/6(78) 1,038,177 636,295 65,662 98,424 56,056 181,740
  - ���9 414,597 285,856 21,141 29,800 16,827 60,973
  - �:6 307,700 187,711 19,699 29,410 16,827 54,053
  - 2�0 315,880 162,728 24,822 39,214 22,402 66,714

 * 사업량은 신규지원 개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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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5�����	�
���
 1. �����
  ○ �pQRq�]�pr� �+�pr� QPst��euvr� ��euql�QPeur�

��w�euvr��+x]QRy
     * 품목 역조직 : ‘15년부터 개별조직으로 년도에 2개시ㆍ군 는 시ㆍ도 이상에서 원물을 확보

(수탁 는 계약재배 매취)하고 원 농산물취 액 100억원이상  조직화취 액이 70억원이상인 

조직(통합조직으로 품목 역조직 요건을 갖춘 조직 포함)이며, 산지 련 사업(산지유통활성화사업, 

농산물마 지원사업)에 통합조직과 동등 한 자격을 부여(원 농산물취 액  조직화취 액은 

연차 으로 확  계획)

 2. ���������
  �. �������	
   ○ �_\�2��+�mC�����zP:{�N|�}�aT*�i�G�4�:{
�

H~4��_\
    ＊ 산지유통종합계획 : 산지유통조직 통합  수직계열화, 산지유통시설 통합 운 계획

  
. ��������
   (1) ���
����○ �_\�2��+�mC�����zP:{q�55j:{v
��'&�r����

��-$���G�QRq�'QR�H~v?*�������������_
   (2) ����
����○ �����7���8�QR$��������7��B��r��PQR
�K&

��QR$���������7��Bu�QR
�������qmr��PQR<�QR$��������7��ou�"�
/��7�g�v
     * 조직화 취 액 : 공동계산 수탁 취 액 + 계약재배 매취 매입액

   (3) ����
    ○ ���� : �����ct���6����B���������c�10�7��Bu��5
�������b��� : ��r��_\�S/�_��?*��|4���������5q�����

�Bv<�b��2���q�������7��Br����5���r�����
 ¡&/��5�¢�H~v

���������N�: 8£¤¡�����C�¥}$4���APC ��N�2�I���G�L 

(����10�7��B)

     ＊ 단순 리모델링 등은 지원제외
     ＊ 가동율 산출기  : 집하·선별·포장장 등을 기 으로 4시간 이상은 1일, 4시간 

미만은 0.5일로 계산하여 연간 150일 이상 가동한 시설
     ＊ AgriX 시스템에 등록(‘15년 3월 31일 기 )한 사업자에 한해 신청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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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25�7��B����501c�¦�1,650㎡ 

�B��, §¨��`�8����B�ct��cM���5
���������r��_\�S/�_��?*��|4���<������5q������Bv��©

/�"�
���g�ª?*��7
     ＊ 집하·선별·포장장 등과 온시설( 냉고  온 장고 등)이 각각 660㎡ 이상

     ＊ 단, 품목에 따라 온시설이 필요 없는 경우 총 규모가 1,650㎡ 이상이면 가능

  �. ����
   (1) «¬_c�l�QPeu�2���w�eu, QPst��euu�"�
    ○ ¦K_��3�7��B��, _®�����<�_����B?* ��

¯°�, _�_®(±�²³g´)��_��< 50%�B���(m, _�_®� 

_����B�µ�_®(euL��L®)��_��<�50% �B)5| } 

kl¶ª��3���B, QP7(��u�(()��10·��Bu�eu(‘16��i/�
30·?*�B¸���)

     * 출자   조합원(농업인 주주), 운 실  등 기 일자는 사업신청년도 3월 31일 기 임

     *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생산자 지분이 51% 이상을 유하여야 함(생산자단체는 

생산자의 지분을 계산하여 인정, 지자체 지분은 비 생산자 지분으로 간주, 사후

리기간 동안도 충족하여야 함)

    ＊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연합사업단에서 환하는 경우에는 실 을 연결 인정

    - ���(B¹K_g���Fm
�º&=», _�¦���5¼�7��B�S/�
_�_®��1¼�7��B�Lu�eu) 2������¶½ª?*�`�․kl
(30% �B��¾6���&�����K__․¿7À¿�L)&��Á/���eu� �7�g�

   (2) �Â��"l"�
�LÃ��"l\��7

  �. ������
   ○ ����zP:{��G�¯��Ä���_\�2�zP:{(�55j:{)
�H~

¯��Ä����_
   ○ �Å�APCc��74��]��tÆ��+
����«0�5��7Çm(���5 �7�cM)

    - m, �Å�APCc�ÈÉ�Q�6�1Ê�¢Ë&/�"��tÆ��+
����«0
�5��7�cM

     ① Ì���¤¡8£��ÍÎ�:{8£��B�¤¡�② ct��10����B 

③ ����100�7��B(7���8��Ï) ④ l��Ðf�5% �B
    * 형 APC : 거 APC, 원 랜드, 총 사업비(부지구입비 제외, 보완사업비 포함) 

80억원 이상 는 건축 연면 (개별 건물 포함) 10,000㎡ 이상인 APC

   ○ «0�ÆÑAPC 5|�]��¸}�3�¨�tÆ�+
��&'��ÅAPC �7�Ç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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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_/��z��7����}�3�¨��7g�(‘11����_�i�ªÒ)

   ○ ss�Å���7�g�(m, ���5�Ç���N/�Ó��50%, �Ô��50%* �7cM
&�, b���ÆÑ�Åu�Ó��30%, �Ô��30%, _���40%*o��7cM)

   ○ ��_*�G�4�}�H�����_
��&'/�¸}�3�¨ «¬�2��7
g�(’13��i�ªÒ)

   ○ �Q<��¡
����ef�g35Q(²�¤¾<�g�)��CÑ��"�
/�
¸}�5�¨�«¬�2��7g�(‘13.1.1 3²�CÑ��_�i�ªÒ)

   ○ ���B_�G��}��Ô�����&��Õ&'���6�H����]
(�․Ö)��¸}�5�¨�«¬�2��7g�(’13����_�i�ªÒ)

   ○ ×CØÙ�L6�gK���]�2���_/�¸}�5�¨�«¬�2��7g�
   ○ �������� ���!"#�3$%���(‘14��G���_�i�ªÒ)

     *  동일한 년도에 여러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1회로 

 3. ����
  ○ ¬��Ù, $Ú�Ù�2�ÛÒÜ8�Ù����&/�"�(�N�8����2�cA

d�
����ef���Ý�g2Q<2¹, 5¹, 6¹)

    * 임산물을 취 하는 경우는 임산물 취 액이 5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

 4. ���������

  ○ Þ¡��L�: �¿Þ¡�, ��ßà�á5Y, ¶�5: L
    * 사업추진 컨설 은 30백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기본설계는 사업신청년도 5월말까지 

자부담으로 추진

    * 실시설계는 총사업비에서 집행가능하며, 사업신청년도 10월말까지 완료(다만, 

총사업비 확정  보조  교부결정 에 실시설계 건축사 선정을 상에 의한 계약

으로 추진하고, 보조  교부 후에 총사업비의 자부담으로 실시설계비용을 지 하는 

조건임)

  ○ â+s��: ��ã��Ñs��2���5�s��L
    * 총 사업비의 5% 이내에서 사용 가능

    * 부지매입비  부지 기반정비(성토, 토, 다짐공사 등)는 지원 제외

  ○ ��s�� : F&I, G)I(JäG)I�H~), HII, K&I, JäJI�
(�å��2�åtæ��H~), Ì¤¡I(cssI�H~), �½ç�¶, �³¶, 

w<¶, ÆÑæ�, �è���8
��º4�5��L
   * 상품화시설과 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등은 가  총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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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 장고는 품목 특성을 고려하여 ①수확기 안정  물량 확보를 하여 총 사업비

의 30% 이상을 투자, ②화재  재해 방 등을 하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시공, ③

안정 인 장을 하여 CA 장(Controlled Atmosphere Storage) 방식 도입

   * 원활한 작업공간 확보를 하여 집하·선별·포장·출하· 처리장 등은 가  기계, 

설비 설치 면 의 3배 정도 설계

  ○ Ì�․�«․`Ôs�� : N#Ì5��L�Ì�s�, Ôé�«5�s�, �d
5��2�`Ôs��L�

  ○ �5･5�･I�Ù�5j�s�
    - G)�2�HI��5･I�Ù�: G)�, ±º�, ê~�, g~�, áë�Â, ìíè�J�L
    - cs�5･I�Ù�: Ì¤¡�5(îï�L), «Gð��5, cs�5(ñ, òó, 

ôõ, Wö÷ø, ù¿úß, ûj�L), �ºåt��L
    - ���5･I�Ù�: $8ü£, ýþ, kÑB_, ��ü�L
    - C9�5･I�Ù�: �N¤¡�5, `�¶, 
Â���, ¢Ôg�, Fà�, 

îï�, ¬`�, �Q��L
     * 산지유통센터 건립목 에 배되지 않는 범  내에서는 시에 없는 시설장비도 

설치할 수 있으며 단가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

     *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사업비를 지원받는 경우(신설  보완)는 농수산물품

질 리법 시행규칙 제23조 1항(별표5)에 의한 우수 리시설(GAP시설) 기 에 

합한 생요건 구비

     * 각 항목별 사업비는 객 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

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활용하여 산출

  ○ �����5�óW�$�2�\:ªu�"l�¡��C����	��Ò��ó

 5. �� !�
  ○ ²7(Ó�) : ��8cAd��
  ○ �7Q��: Ó��30%, �Ô��30%, _���40%

    * 단, 신설(신규시설)은 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 1�

 6. ��"
#�$%���&'
  ○ �Ï����� : «0�5�60�7�ã�(�`�25�7��B), ���5�40�7�

ã�(�`�10�7��B)

    * 단, 사업자의 운 능력, 매출규모, 원료조달 능력, 취 품목 등에 따라 사업비 증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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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SP)������������
 1. &�'()*+,�"-�.�/�·01

 �23"&45'(6�(aT)

 �. 789:+,�"-
  ○ ����zP:{��c�2�G�:{�N|�2���
   - ����zP:{��c�2�G�:{6�N|&'������������2�

���·�
���(1�)

 
. /�9:
  ○ [�<�s�-, �-, Ì�-�����C&'�Øµ�c�2��´�c�¶�(4�)

   ․Øµ�c(70>) → �´�c(80>) → �B��·Ö�G�
 < 1;+�: ����<=�.�/����01�>
  ○ ��«¬_<��®E��2����gKØÙ�L6�çâ�}��c�B�G�
 < 2;+�: >?/��>
  ○ ���·�
Ø�gK���·Ö)�����zP:{
����Øµ�c
   - QjãÒ�: �cC7�Ç��ÑN��B��70>��B��'����´�c��B?* 

G�(m, Ì���8cd���N��‧Ö��Øµ�c�µg)

 < 3;+�: @A/��>
  ○ Øµ�c�������_\���B?*��´�c
   - QjãÒ�: �cC7�Ç��ÑN��B��80>��B��'������B_*�G���
    * 발표평가 탈락 지자체는 차년도 종합계획 신청시 서면평가부터 재실시

 �. 01�.�BC(�
  ○ �･�･§�Ì��cm<��c±����G�C�L6��z�çâ�}�zP:{�

N|��B_�G�·��(4��)

  ○ ����zP:{�N|�2��c�«¬
   - ���·Ö������zP:{Ø��Ü-&'��·�
�gK(3.15��)

    * 각종 신청서  평가지표 등의 서식은 “www.at.or.kr  cafe.daum.net/aTsanji ”에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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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P:{��c�«¬
   - ���·�/��·Ö
Ø�gK������zP:{Ø
���_\�çâ(pQ�: �pÇ�w�

����]®�)��¶�&'�ª�����:{
���aT
�gK(3.31��)

2. ��()*�(+����)

  ○ �·Ö�mC�����zP:{
��'&/���_)��5��7�«¬(«0�2���)

 �����

  ○ ������«¬�: ���«¬6���&/���_/���:{Ø�gK��Ì
�
Í��･Ö
������«¬Ø�gK(1.31��)

   * APC 사업 신청시 할 통합마 조직의 기획․조정역할  사업신청 추천권 부여

  ○ ��«¬Ø�gK
   - ����zP:{��G�4��·Ö<�zP:{
�H~4����B_/���

:{Ø�2��z�Z�ØÙ��Ü-&'��·Ö
�«¬(6.5��)

    * 농 조직의 경우 사업계획서를 농 앙회에도 제출

   - S�, �®E��Ç���[<w, ��_[<�±��L������
Ø�«¬
���ã
�aT*�gK��N�Á���ÌQj

  

< 사업신청시 구비서류 10종(A4제본) >

사업계획서, 기본설계도  조감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엑셀), 자부담  조달계획서, 자부담  확보

증빙서(법인조직만 해당), 법인등기부등본, 총회 는 이사회 의사록(APC건립 의제), 토지등기부등본

(부지확보 증빙 필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 건폐율·용 률  제한사항 검토서(입증자료 포함), 

최근 3년간 운 실  증빙자료(결산재무제표, 원 농산물 조직화취 액) (10종)

���������	
�������������������	�������
� ���!"#$���   

   * 각종 신청서  평가지표 등의 서식은 “www.at.or.kr   cafe.daum.net/aTsanji ”에 게시

  ○ ����c�����4�"�����«¬�g�(�����-3086¹(2012.07.27) �Q)

  ○ _��������4�"�����«¬�g�(�����-3086¹(2012.07.27) �Q)

    * 사업신청단계(6월15일) 10%, 가내시 이 (10월15일) 25%, 사업비 확정(12월30일) 50%

   - _����Í��･Ö
Ø�<³ª?*����2��¡(�I�uÞ����Ò�L)

 �·D

  ○ �����«¬Ø���P&'��･�
�gK(2.10��)

   - aT<���«¬��®E��àm±��������_
�����«¬�_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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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Ø�çâ
   - ����zP:{��G�4��·Ö����:{
�Ñl4���£��C�ã
Ø 

APC�5�5j���QR<���:{Ø�2����«¬Ø��çâ&'��B��
©6�"��gÑ�b�_�(��[<w���Ô����_[<±��DN)�� �
&'��·�
�gK&��AgriX �ó

�«¬�LÃ(�․Ö�WÞ¤¡, 6.10��)

 �·�

  ○ �����«¬Ø���P&'�aT
�gK(2.15��)

  ○ ��:{Ø�çâ
   - �·�/�「APC�7�37!」
�"#��_�$�-, �7Ô¸<�Æ�-, ÇO

�_��`$, klM%�2��®E��¢Ë'���
&'ó��ó

Ø�çâ
&'��․��WÞ¤¡&�, aT
�gK(6.15��)

  <  APC지원 3원칙 >

   ○ 원칙 1 : 농가 조직화  통합마  활성화 후 시설지원

   ○ 원칙 2 : 기존시설  상품화설비 보완

   ○ 원칙 3 : 지차체 차원의 사업 리 강화

 3. ����,*�(+�����-.․,)

 �23"&45'(6�(aT)

 �. ;+��/�EF
  ○ �･�
Ø�gK�������«¬_<��®E�6��Ì�>ç(pQ�: �pÇ�w)

&��&�±���Í��･��2��pÇ�w*���(3.31��)

  ○ [�<�s�-, �-, Ì�-�����C&'��･�･§�Ì��cm
�<��
Øµ�2��´�c�¶�(6~7�)

  ○ ���B_/��cm:)����Ï��B��G�
   - Øµ�c(70>) → �´�c(80>) → �G�C�2����Cã��7
 
. GH����01
  ○  m:��c��������_���B?*��z�çâ�}����B_�G� 2�

��(7��)

   - �����2�_��������4�"����_�G�
Ø�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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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I�ㆍJ1
  ○ ��01���5�_<�ª�-�L6�g�&��C��î�����[<�2�Q�

(9�Î)

  ○ �®5:�2�¶�5:/�_���ßà(�����-3086¹(2012.07.27) �Q)

   - ����[<��, Í¾(�Ì�c�S/�Ì��\����������Kã]�
2��®5:��¶����_/�G��g�

   - �®5:/���«¬���5�����_��?*���&�, ¶�5:/���«¬
���10���� ��&'�gK(총사업비 확정  보조  교부결정 에 실시설계 

건축사 선정을 상에의한계약으로 추진하고, 보조  교부 후에 총사업비의 자부담

으로 실시설계비용을 지 하는 조건임)

  ○ �_\�5:çâ�2������u×c�L����«¬���12�������� 

"�
o��7�B
�H~(�����-1193¹(‘13.6.5))

   - �������������2��Q�)�±���B
Ø�g�

4. /0��12���34*�

  3KL&458

  ○ ���B_)�����7�:{6���
�cã����(10.15 Ì})

   - �����2�_��������4�"������cã�
Ø�g�
  ○ ���B_)�����6��･�
���(*��1�)

   - �����2�_��, �Ô�c�����4�"���¶�5:c���¯��Ä��
��_/�������
Ø�g�

  �����

  ○ î���:{Ø(�)�s�:{�H~)��Ü-&'��·Ö<�+u6�,È���
    - �´_�#", �è�"����-�: �·Ö���
    - î���:{�2�5:�L�#"�: �·Ö<�+u�}���
     * 세부시행계획  사업비 조정시에는 이사회에서 정성을 검토 후 조정

    - �����#"�: aT<�+u�}���
     *  설계변경 등 경미한 사업 조정건은 공사 착공 에 승인요청

  ○ î������Kã](aT [<･+u)���]�¶�
�.��Q�(bÞ)^�N�
Á?», �ª?*�b·^�N�Á/������K�=(zP8c��, 7c
:�Ø�L�î³Ø
Ø�u�&/�.
��~)�� �&'(�&�, +u����
� �Î�¯=»�Þ�¯/�"���=ØÙ��g�&µ������Q�^�N�Á/

     *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aT 심의･통지)”의 분류 항목(①설계  가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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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생설비) 기 으로 15% 이내에서 자체 조정 가능, 단 15%를 과하여 조정

할 경우 시･군의 승인 후 시행

     * 실시설계 시, 당  사업비가 정사업비의 65～135% 범  이내일 경우 세부

사업비 조정 생략 가능(유통정책과-2988호(2012.07.19) 참조)

  ����	

  ○ �·Ö��+u�±�, �)�s�:{, ����F�:{6��·�
�gK, �･�/ 

�Ó�N�����s�
�gK(2��)

    - �·�/�î���:{�Ç�0P¡���¾��Á6�"�������
  ○ î���:{�#"�� /��1��¤¡
    - î���:{�2�5:�L�#"�: �·Ö�+u
     *  세부사업계획 로 시행을 다 하고도 사업비가 남는 경우는 유통  물류 장비 

등으로 집행 가능하며, 이 경우 시․군의 승인을 받고 시행 

    - �����#"�: aT<�+u�}���
    - �･Ö����èÍ-�çâ�}�î���:{�#"6�+u&�, &�±�(#"

���2���èÍ-�çâ�±��� �)���･�
���
     *  설계변경 등 경미한 사업 조정 건은 공사 착공 에 승인 요청

  ○ î���:{�#"
�"2�î�����Q��+u���･Ö�� 30% �ã, 

�･�/�50% �ã
Ø�çâ�}�+u^�N�Á?», 50%��Î��Q�^�"
�
/�aT<�+u�DE

     * 실시설계 시, 당  사업비가 정사업비의 65～135% 범  이내일 경우 세부

사업비 조정 생략 가능(유통정책과-2988호(2012.07.19.) 참조)

   ※ 세부사업계획 변경과 그에 따른 세부사업비 조정 승인요청은 반드시 실시설계 

확정 후단계 는 공사 착공 에 해야 함

    - 공사 착공 후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할 시와 실시설계 65~135% 범 를 과한 

경우는 과 액을 자부담으로 추진

  ○ ��_c���6�H�^�"��H�Ø�� �&'�aT
�gK
     * 해당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신청  지원제한

5. 5467*�����89:*�

  < �MNO�> 

  ○ �MNO․PQ�N�: RS���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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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d�G£���¡_<�(<<³�� &'��7+ª�* 

�¡･kl&'(�&�, �������I�<�+u©��+ª����Ò, 3
�, )!, �', ��gs, �Ì�L6�&'Ø/�È�4 .

    * ｢농산물산지유통시설 리지침｣ 참조

  ○ �}�¡�g�Ì
�euA��&�*���&4#��(�3�(è���_c�APC 

��_��¾<�30% �B6��a&µØ����K__c�¯/�"�) 2�¿7)\�
L6 ��¶½ªu�APC ��_c�#"¯/�"����������I�<�
+u6 5Â(�~(+u6�,��Ä��"�「�Q��¡
����ef�g24Q
(�Q��<�u:�L)」��CÑ��.?*�������ãÒ
�"#�Qj)

 ����	

  ○ �･��2��･Ö����������56� ｢3&T&�'(��NO�U｣
�
<=&'��¡&'(�&��DE��"����·Ý6�&��0���/ ��
�
"#��Q�wNQj(�Q�)�±���wNQ�6�·�)

   - *��1w��B�3����･>ç�2�kl¶6Q���¶�&�, ¶6Q�±���
*�� 3����������5�¡�ó
(Agrix)
��%(&�, ��_c 

gK(S/�;7�2���)��L��L®6�çâ&'��JÍ�5��L6��u
&'(�� .

   - �I․ÖN/����c�5�7��Bu���I
��&'�ÆÑ38, _F�
B8, ��ßàà��klB8�L<�ãÒ��H~4�"l\��¡9V���j
(������¾(�²�����¡�®0��g67Q)&'(�&�, �����5
�¡�ó
(Agrix)
�LÃ&'(�~(*��3����)

  ○ `�_c��･Öu�"��C:kl_*�i��ÒNN���;N&�_�^�</ 

§¨�*K�<�0.5% �Cã*�~(�N�8����2�cAd�
����ef�
��0!�g42Q<2-��Q)

  ○ �58��Ì�S/�ÍÎ+ª�*��Ò��Â= ��>m��"�������+ª?
*�Ò�#"���������I�<�+u6�,��}�Ò���#"&'��Ò^�
N�Á?�, ZQ��#"&�_�^�"�
/��I·ÖN<�+u6�,È(�&���
I·ÖN/�+u±����·�����"�&'��������I�
����&'(�~

  ○ ��_c�78Q 6�C����2��_\
Ø��7&/���_��_¶�6 

C���gs�+u6�E¬^�"������I��+u6�a(�~(����
���	
�����
����
�69�)

   * +uùü�: ��_�→ �․Ö�→ �․��→ ����(����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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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VW%�XY��Z�[&�NO�>

  

;�����< �=�>�? @AB��C�D E�
- F�"�G��HI6 C�J 10K? ��, �����	
��	����, ��, ��, ��, ����	�

 * ������� !"#�$(‘15.1) ��- LM�N·�6 OPJ 5K?

  ○ �･�/�������}�����������Ó�N�����s�
���( /��3.31��)

  ○ �è�-��“������¾(�²����¡��®0�”(?Ý�g113¹)6�ÏÒ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 제91조(별표5) 요건에 맞게 사후 리 실시

 �23"&45'(6�(aT)

  ○ ���B_�����¡(\(�․Ö)
��Ø�*�¾�)*�APC�| ßàB8�
>çw<�¶�

    - >ç-+�: APC�|ßà�s��, ���2��Ô����, ��:{���ùü, 

����F�¶ª L

 6. ��-.���;<*�

 < &�'()*+,�\]^_�`F/��>
 �. 789:+,�"-
  ○ ����zP:{���¶6�§ü�c:{((��: aT)6�N|&'�����

��� ���2����․�
���(3��)

 
. /�9:
  ○ �c<�s�-, �-, Ì�-�����C&'�Øµ�c�2��´�c�¶�(5�)

  (1) 1;+�: ����<=�.�/�����01
   ○ �c�B_<��®E��2�gKØÙ�L6�çâ�}��c��B�G�

  (2) 2;+�: >?/�
   ○ ���‧�
Ø�gK���‧Ö)�����zP:{���¶6
����Øµ�c
    - QjãÒ�: �cC7<��@>Nc�AL�(90>�B)���´�c�µg, BL�

(80>�B), CL�(70>�B), DL�(60>�B), EL�(60>�o)� 

�´�c�¶�
    - �cÔe�: �cC7�3·�ã�<��@>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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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A/�
   ○ Øµ�c�±��B～E L�6��B?*�¶�
    - �cÔe�: �cC7�3·�ã�<��@>N
    ※ zP�>�: Øµ�c�30% + �´�c�70% 

    - QjãÒ�: �cC7<��@>N��AB?*�L���'
    ․BL��80>��B, CL��70>��B, DL��: 60>��B, EL��: 60>�o

 �. /�BC�ab
  ○ A, B L���_\�: ����zP:{�:º����2���������uhCT��'
  ○ C, D L���_\�: ����zP:{�:º����2� /§���c�¶�
  ○ E L���_\�: ����zP:{�G���`�2���������DEC��'
   < uhCT�2�DEC��Ï�>
   - uhCT�: AL���7�<�20%, BL���7�<�10%³�_�ßc�7
   - D�E�C�: EL��ßc_��7g��2��®¡�ªÒ(3%)

   * ¡�ªÒ�¨��ü���1�¨�Ñl

 �. Ecd���	�Je
  ○ G�4�APC/�:º��|�ßà&¯, ¸}�3�¨�APC «¬�2��7�g���

Ⅳ. 2016���������� ��!��"�#
  1. 2016=
���()���������,>?

  ○ �_\�2��+)�����zP:{�î��ßà:{�N|�2���(‘15.1�Î)

  ○ �)��(APC) ��«¬(��_�2��_\)

    - ��_�: �·Ö
�«¬(’14.12.31��)

    - �·Ö�:  �·�
�gK(’15.1.10��)

    - �·��:  �Ó�N�����s�
�gK(’15.1.15��)

    - aT : �®E���Ìçâ�}�dã(pQ�: �pÇ�w) (’15.1��)

  ○ �_\�2��+)�����zP:{�N|�2�«¬(‘15.3��)

    - �·Ö�: �·�
�gK(‘15.3.15��)

    - �·��: �Ó�N�����s�
�gK(‘1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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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_\�2��+)�����zP:{�G�･�c(‘15.4�)

    - �®E��çâ(�Ó�N�����s�, ‘15.4��Î�)

    - Øµ�2�s��´��c(Ì��cm, ‘15.4��)

  ○ �_\�2��+)�����zP:{�G�･��(‘15.4��)

  ○ ����zP:{���¶6�§ü�c�ßà:{���(‘15.3���)

  ○ ����zP:{���¶6�§ü�c(Øµ�c�2��´�c, ‘15. 5�Ç)

  ○ �)���«¬(��_�2��_\)

    - ��_�: �·Ö
�«¬(‘15.6.5��)

    - �·Ö�:  �·�
�gK(‘15.6.10��)

    - �·��:  �Ó�N�����s�
�gK(‘15.6.15��)

  ○ �)��_��c
    - �®E��çâ(�Ó�N�����s�, ‘15.6��)

    - Øµ�2�s��´�c(Ì��cm, ‘15.7��Ç�)

  ○ ���B_�G�(�Ó�N�����s�, ‘15.7��)

  ○ ����[<･Q�(Ì��cm, ‘15.9�Î)

  ○ ����cã�(�������, ‘15.10��Ç�)

  ○ ��_���(�������, ‘16.1��Î�)

     * 지원내용  일정 등은 여건변화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신청서  평가지표 등의 서식은 www.at.or.kr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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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과수거 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   

▶ \����]�Uf����RgNh�3KL&458��GijC�kl�.

mSN mSC mS� nopq

������� 7�"l�
���I��l�
�³��àD�
(³��÷·?

044-201-2251

044-201-2254

044-201-2244

�Ó�N�����s� ����F F��I�«ÅG
ü��I�do8

061-931-1030

061-931-1035

Ⅰ. ����

 1. ����
  ◦ �N�(��]
�01$‧3�$�4������5(APC)6��7~?*H�`01�

���5�:;$<�Ç[�(Hub)?*�@-&����<�WXY�"I%�2�)J%�b�
  ◦ ��8�8Ù$�$��01$*���\:��G�2�8Ù�Ò�ùÞ
  ◦ ����QR��P(S/�NR:;$), ����TUV�@-·WXY, ����

�5��P<�Z[\�]^�N�?*��N�c<�`a�b���'

 2. ����
  ◦ �N�8����2�cAd�
����ef�g51Q
  ◦ _�³]p�\±
�"2��Â�u�L<��7
����,)e�g5Q

 3. 	
��������
(���: ���)

%				& 2012'(� 2013' 2014' 2015' 2016')*
◦+,����-./! 266,706 16,463 15,410 16,859 181,268

 - 0		1 119,292 6,585 6,164 6,930 64,321

 - �23 125,981 5,407 5,073 5,857 52,663

 - 4�� 21,433 4,471 4,173 4,072 64,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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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5�����	�
���
 1. �����
  ◦ �¶�9�․���7����7�B_(�Ô_jm\�2�9�_m\)

 2. ���������
  ◦ §¨��Æ�G)8£6�5¼K～2oK�ã�*�Q �cM&�, 7�Q �8£< 

2ú��B(1～4oK�ã�)6�9�&/��]
Ø�N��<��․Ö�S/�Ö�m
C<�01$4�WXY���kl��cM��kl(\������"�

  ◦ ßc·���������B���������"�
  ◦ �N���Ì:{6�N|���‧��2��‧Ö
     * 지자체  품목단  산지유통종합계획에 참여하는 사업자이면서 산지유통활성화

사업 선정조직(참여조직 포함), 농어업경 체 육성  지원에 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 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우선 지원

     * 지역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된 경우 선정 평가 시 가  부여

   <��$%>

* 다음 기  하나에 해당 될 경우만 지원

① G(先) QR$, }(後) �5�7�7!�ÏN
 - kl(\c����7���w�Æ�"�
 - �����-$����7��PWXYQRÆ�"�
② Í��Ö
�"P¯/�01$4�QR��©�� /Q�
�Í���"�
 - ���8�§¨�9����3¼�7��Bu��Ö�
 - �¶Ù<�§¨�9�£��3oK��Bu��Ö
 - kl(\c�*K��100�7��B��, st:����50�7��B��, 3� 

�ã�L_c�cM��"�

   <��@"$%>

    ◦ «0�ÆÑAPC, «�%���L?*��¶Ù�ÌÒ�APCc�5|4��]��
¸}�5�¨�«0�5��7�g�.  o��¶��+�Ç�ÌÓ�9�£��Æ
���·Ö
�FÇ4�"�
/�«0�5��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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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1) �7�B���01
  ◦ §¨��Æ�G)8£��5¼K～2oK�ã�u����5�5j�2�ßc·��
 (2) �7�B���<�zÙ
  ◦ N��<��‧Ö�S/�Ö�mC<�01$4�WXY���kl��cM��kl

(\����&��7�Q �2�WXY:{��èÍ���5<�5j�2�ßc·��
  ◦ �¶TUV@-�7���:{
�H~4�M])�01$������5�5j�

2�ßc·��
 (3) �7ãÒ
  ◦ F&G)·HI·�å·JäJI·åINé�5, C9�5, «Gð��5, cs

�5�L6�7!ª?*�ÆN�7
    - APC<����+�2���,-6��O&'��5�Ò�c�P��0DE��

�5�2�I�/�5j�g�
     * ICT융복합 활성화를 해 USN을 활용한 환경제어시스템, 선별기 등 자동화 기기, 

RFID를 활용한 생산이력 리 등 지원 가능(ICT 융복합 사업 추진 시 농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 실 사  의 필요)

 <rs����Gt>

  ◦ F&G)HI·�å·JäJI·åINé��5�Ç�Æ�c����Z�4�"�/�
Í��56�g���»Q���5o��7

 <u���v&w��x�y�z���������>

  ◦ «0�5�Ç�F&·G)·HII, �å·JäJI�/����660㎡(�Ï�5�H~) 

�B�Â(�~
    -  o, �å·JäJI�<�"���+<�,-B�JäJI��0cM&=»�

$�-��P ���I·ÖNc�u�&/�"�/�F&·G)·HII?*�#"�cM
 <78���.���H�A�;�>

  ◦ «0�5�150��Ï(§¨�1～2oK�¤¡M%��Ï)

  ◦ �N=>����hi�5j+ª
�Cú¯��Ä/��C�ã
Ø/�mc��
 

©/��5I���5j^�N�Á?�, ��"��mc�K�=��g�



- 283 -

  ◦ �N=>����hi<����2��:5���R�çâ
  ◦ "l�7�ó
(ERP)����N���)@�$��7
Ø�����「"l��

�ó
��R�	」6���&'��5�2��+�,-
�.��Z�
  ◦ G)Ô��G��: �à¬(Ó|7�,Ü��7�2����R¶Ò$²m), ��(� 

�Ô_jm\, �Ó�N�����s�, �Ó�N�p§Pw, �pÇ�w, ��
��Ì�c, �+QP�´�L?*�Z-4�G)Ô��G��p<\���&'�G�

  ◦ «0��N=>����hi��5j^�"�/��N�8�½�¡e
�"2 

�N��8(GAP)�¡�5��Ï
�ªP��C9E��Z�
 4. ���������

  ◦ § �̈�Æ�G)8£�5¼～2oK�ã�<����5�5j�2���(��*���g�)

 5. �� !������AB(��C�)

  ◦ ²7�: ��8cAd��(�d�)

  ◦ �7��
    - ÆÑ�Å�: Ó��Q�40%, �Ô��30%, _���30%

    - ss�Å�: Ó��Q�50%, �Ô��50%(�����: Ó��Q�40%, �Ô��60%)

      * 공공유형은 특별한 사유로 일반유형 지원이 곤란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 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 ���¨
    - «0���: 2�(§�)��7���: 1�ü�40%, 2�ü�60%��7!?*�&¯ 

��ßà�B8
�"#�S%ª?*�Q��cM)

    - ßc·�����: 1�

 6. ��"
#�$%���&'
  ◦ �7mc�: 15,000no7�ã�/�`(��Z���g�)

     * 15,000백만원 이하의 규모 시설도 지원 가능

    - ��Z]
�Á/����5<��Ò, ZQQ��:{6�Þd&'�«0�5�u�
    - ��_<�M%����-�L
�"#�����bÞ�cM
    - «0��7��｢�Å����QR(Z, stWXYQR)｣ NÏ, �5��(�․ 

�N)��｢����Ì�QR｣ NÏ6�G)‧�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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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SP)������������

 1. ��()*�

 

기본계획(사업시행지침 등) 
통지

→ 세부계획 홍보 → 사업신청

농식품부(12월) 시‧군‧구(12월) 사업자(1월말)

3KL&458
  ◦ �������/�G��Ï�L6�Ñl���®:{(�����	�L)6�N|

&'��·��2��Ó�N�����s�
�� (Ì���12��)

 ���(�{J|)

  ◦ ��:{Ø��Ü-�}��․Ö
�gK(1��)

    * 운 주체가 농 인 경우 사업계획에 한 농 앙회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신청

 3}Z~$
  ◦ w7�p?*�i�gK,����:{
����çâ<T(���_��, APC

DE-, ��_, 78���L)6�w7�p
���

 2. ����,*�

 

사업성진단 
신청

→
사업성진단 
실시

→
사업계획 
심사

→
서면‧공개발표평가 

후 선정
시‧군(1월말

)
유통공사(2월

말)
시‧도(3월
말)

농식품부(5월말)

 �․D
  ◦ «0�2�ßc·����?*�«¬^���
��Ø/��Ó�N�����

s�<���-àm6�¶��,�� /�����?*�«¬
    - ��-àm����: �Ó�N�����s�
    - ��-�àm«¬�: ��(���<�I���․������&'�������

��s�
� «¬(1��� ��, �����5�¡�ó
(
&'ó)6� ���
��«¬���)

     *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근거, 설계개요, 기계배치도, 배치도,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 단면도, 투시도(조감도), 부지 경사진, 유통사업 입증서류, 농

가조직화 입증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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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5'(6�
  ◦ «¬38����2���� : �Ó�N�����s�/�«¬�386����

����
���&��«¬��
���(2��5Æ���)

  ◦ àm±�����2����: �Ó�N�����s�/�àm±�������
���
���&��«¬��
���(2���Æ���)

  ◦ ��-àmØ/��N=>����hi�5j���«¬_�[��Ï´<�[
�-+
�"#��·�
Ø�[���Ñl��N�Á�Ã�Z\ª�ãÒ6��²
(m, N�Ì���¸}�3���¾�)

 �․�
  ◦ �·���/��Ó�N�����s�<���-àm�±���â�*�«¬_

��[�(��-àm6�,��Ä��«¬_/�[��B
Ø�g�)

 3KL&458
  ◦ ��������(�?*�î�[�‧�c�ùü() )
�"#�[�‧�c��

¶�&¯, G��[�<�s�-, �-, Ì�-�����C�ã‧��Ì�
c
�<��s��´�c��¶�&'����B_�G�(5��)

  78�I�․/�EF

  �. I������+,�01
  □ [�<�$�-6�U���C��‧���G�C
�"#�[��B�G�
  
. ^���n<=
  □ ���Í�Ø
Ø������	
�<��E��çâ
   ◦ ��ãÒ<���>, ���B_<�ª�-, ������, ÇO�_�'��L
  □ çâ±��Qj
   ◦ ��:{��ÌÑª?*��¶������[�g�
  �. I��.�/�
  □ Ì���cC7m6�Z-&����:{)��cC7���c
   ◦ �cC7����2��c�Ïg��: �������
   <1;+�: H6��>?/�>

  □ gK4���:{
��&'��s��Øµ�c�¶�



- 286 -

   ◦ �cm�Z-�: 7·�ã�*�F�Z-
   ◦ (E�cãÒ�: ��:{<�ª�-, V«-, -scM-�L
  □ �c±��Qj
   ◦ ¦>�100>��Ï?*�Ì\���¾�@?*�»WÂ����G�ªÒ
    - Ì\��c-+��@�: 80>��o<���:{��G��g�
    - �¾Ù��c-+)��@�: 60% �o<���:{��G��g��
   <2;+�: ��^��.�6�@A�/�>

  □ Ì��cm���Ì�m:<��cãÒ6�zP&'�¦N�c
   ◦ �cm�Z-�: 7·�ã�(�Ìm:��c��'C7�H~)

   ◦ (E�cãÒ�: �Ì�m:��cãÒ6�zP&'��c
  □ �c±��Qj
   ◦ ¦>�100>��Ï?*�Ì\���¾�@?*�»WÂ����G�ªÒ
     - Ì\��c-+��@�: 80>��o<���:{��G�g�
     - �¾Ù��c-+)��@�: 60% �o<���:{��G�g�
   ◦ �cm<�zP<T������[<, �z��:{�G���Ñl

  �. ��H�I�․J1
  □ m:)��c±���zP&'���01․mc�L6���&/�L�����Q�

  �. ��+,��)01
  □ �G�C�±�
   ◦ �s��Øµ�c�2�s��´�c<�>N��zP(cÇj�: Øµ�c�30%, 

s��´�c�70%)&'����B��C�±�
   <J�8���+,�01>

  ◦ �c��
Ø�g�4���>6���X6�"��S/������:{Ø��gK��"�
   <J�8��V��>

  ◦ ��:{�G���g�4��-6���X6�"��_ú�
   <�����������>

  ◦ ���B_*��z�G�4�}��Í�����©��H���_
��&'/�H
�§�*�i�3�¨��7�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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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12���34�*�

 《78+,"-》

  ���(�{J|)

  ◦ ��_*���¯µ������C�ã
Ø���'�
�.�Ã�î���:{Ø
(�)�s�:{�H~)��Ü-&'��·Ö
�+u�E¬

  �․D

  ◦ �I·ÖN/�+u�±��2��)�s�:{6��·���
��gK

  �․�

  ◦ �·���/��I·ÖNc�+u��î���:{�Ç��ªù���¾��Á6�
"�������^�N�Á?�, �)�s�:{6��������
�gK

 《��+,�i�EF》

  �․�(�․D)

  ◦ �․����2��I․ÖN/����B_��¿<*�#"^�N�©?�, �
���B_*�G�4�_c���6�H���"�/���H�Ø�� �&'�
�������I�
����

  ◦ +u6�,��î���:{
�#"��DE��"�/� /��1��¤¡
     - �´_�#", �è�"����-�: �I·ÖN�+u(�·�
���)

     - �7���Cã<�:{#"�: �·����+u(����������)

      * 지원 액 범 내의 계획변경이란 당  승인 비목 간의 계획을 변경하거나, 승인 

목 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낙찰차액 등을 동일 사업 시설비, 주요

장비 설치비  기타보완 사업비로 변경 가능

      * 사업시행주체가 시장․군수인 과수거 산지유통센터의 경우 완공 후 운 자

(사업성 진단을 실시한 법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변경하

여야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 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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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

  ���(�{J|)

  ◦ �N=>����hi��7�B���_/��s�\�G���~Y��¶s�� 

Ô�^�N�Á�Ã�Þ¡�\��G�&'�Þ¡��¶�&'��¶s���Ô�
 《��<�》

  ���(�{J|)

  ◦ G)�5� : ss��(�Ó��:s�ptQP, ���R¶Ò$²m� L)<�
zPç�(��<�ZQ, -M, dÌ-�2�QÜ<�Z����ç�)
�ªP�>�4 

1[6�5j&'(�&�, 5j�}
/�G)�5�Ì\
��&'�Ì���
(�Ó��:s�ptQP, ���R¶Ò$²m�L)<�-M�\6�,È(�~
(���:$]àe���0!�g4Qg3-�ç��Ï��Q)

  ◦ JäJI�<�"��5:�L���m:W �Ì��ss��(�Ó��§Z7, 

���R¶Ò$²m�L)�»��Rm\(N��}��¡§Zw�L)<��Rçâ
(á5Y)��¶���}��z�-Mç��¶�

  ◦ (E��:‧I�/�c�ª��Ó��:s�ptQP<��b6�,���:‧I���Z�
  ◦ JäJI�5�L6�5j&/�����
^��ùÞ6�C�「JS`_`-I

�®e」
�<��_`ub, 「
^��ÒP¡$e」
�<���$�
^�
ub6�,��Ij�S/�I�<�5����G�MI~

 《�6<�》

  ���(�{J|)

  ◦ â+․�����Ïsç�/��․Ö��RR(â+, ��) s³7��Ra�Í� o, Þ
¡�\c�Ïsç���¶���"�/��RR�s³7��È�4#��Ïsç��cM

 《����》

  ���(�{J|)

  ◦ î��5)�����´Ïmc/����b*�F���
Ø�ü�c��9^�
"��¶gcA6�ªÒ^�N��Á/.  o��]¨․��I¨․���î��5 

L
�����-��Å�-�L6�zPª?*��O(mc��K·îØ� �)

&'(�~

  �․D
  ◦ �I․ÖN/��¶s�c�¯��Ä�Ã�5:�2��s�\�G�
Ø�i�Ï

s������·Þ�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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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V�1;+

  �․�(�․D)

  ◦ �․���(�I․ÖN)/�_�7�B_
��｢�Q<��¡
����e
f｣ L����eÝ�� ｢������¾(�²����¡��®0�｣ g53Q�
“��_�F�<�7!”
�"2�_����G�F�, ｢��8cAd���
kÒ0�｣ L<�ùü����&�Ã�&'(�~

 5. \]�<;+
 《�MNO》

  ���(�{J|)

  ◦ ��_/��58<�L�(eu�S/�st·<) 2��}�¡
�cJ���&'(�~
  ◦ kl(\<��´_(hiI)/�)@��
Ø�kl&/�"l_��, WXY���

L��1��)@��6��N&'��N=>APC��$�ª?*�kl&'(�~

  �‧�(�․D)

  ◦ �․����2��I․ÖN/�����hi�L���������5
���｢
��8�����5�¡�	｣
�<=&'��¡

    - �I․ÖN/���<�_�76�,È�5j���5ㆍ5�ㆍI��L6�$�ª?*�
�¡&��C&'��¡�¿_����&���������ó
(Agrix)6����¡�I 

2��7�%6�LÃㆍ�¡&'( ~
  ◦ �586��Ì&=»�ZQ��#"&�_� �̂"�
/��I·ÖN<�+u6�,È( 

&�, �I·ÖN/�+u±����·�����"�&'�����I�
����
    - �‧Ö6� ¡^�"�
/��‧���<�+u6�,È(�&�, ��"���‧�

��/��������I�
����
  ◦ �Q?*��a��ÇE²���¡

;�����< �=�>�? @AB��C�D E�
 - 부동산(토지, 건물 등)

 - 부동산의 종물

 - 주요기계·장비․자재

공일

공일

구입일

10년간

5년간

5년간

 「보조  리에 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여, 담

보제공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 제69조에 따라 요재산에 하여는 

농식품부장 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융기

(농업보조  취 기 )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장비 등 리 장을 

공시하는 등 정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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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KL&458
  ◦ ｢������¾(�²����¡��®0�｣ g70Q
�"#��Q��_
����

��ßà38, _F�38�L6�>ç&'����¶$�2��ÍF���Ì�Ô�
  ◦ ��_�_F��L��}�¡�2�>çÆ��
    - �BQR�2�>>Æ��: �‧�(�‧Ö), ¾�)�1w��B�>ç
    - >çÑ�: �������((�), �․��Pt�3�Ô��>ç
  ◦ >ç-+�: ��ßà�¶ª, �Q�F�38, î���:{�ª�-�L
 《��[》

 ��NO�	(�․�)

  ◦ �‧���/����B_c��7�_A
�� &=»��Í��Ôe?*��Q
6��7,���c
��Ø/�Í��6�wN�Qj&��Æ��¨�td�
����'��g�&/�L<�Qj���&'(�~

 6. �C�1;+�: C^�&·'(������J

 7. ��/��.�ab;+
  �. ���
  ◦ �N=>����hi
����"l¶ª6��c&'��NQR
�����7�

�����àQR
����dEC����L6���"I]à�2���-��e
�$���1&�, "lá5Y��§:&'�����hi�klM%6�g�

Ⅳ. 2016��������	
��������
 1. 2016�����"�J�
  ◦ ‘16��������:{Ø�gK(’15.1��)

    - gKÔe�: ��:{Ø�Ü-(9�_m\�L) → �‧Ö�→ �‧���→ ����
     * 비계획서는 세부시행지침의 사업계획서를 용하여 간략히 작성

 2. 2016������{�.�������01��
  ◦ ‘15��������	Ø�ãÒ6�Ï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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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농림축산식품부 원 산업과 입니다.

담 당기 담 당과 담 당자 화 번 호

농림축산식품부 원 산업과
과  장  최정록
사무   서 주

044-201-2231
044-201-2238

시․도 인삼산업 담당과 인삼산업 담당자

Ⅰ. 사업개 요

 1. 목   

  ○ 주요 생산 권역별로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일  지원함으로써 조직화․

규모화․ 랜드(Brand)화를 통한 인삼 문 생산단지 조성

  

 2. 근 거 법 령

  ○ 인삼산업법 제3조

  ○ 농수산물유통  가격안정에 한 법률 제57조

 3 .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단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합  계 4, 200 4, 6 07 4, 7 00 2, 100 47 , 000
국  고 1,260 1,667 1,760 630 17,600
지방비 1,720 1,720 1,720 860 17,200

융 자 - - - - -
자부담 1,220 1,220 1,220 610 12,200

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1. 사업 상 자

  ○ 경작규모 200㏊ 이상 규모로 조직화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인삼 문생산단

지로 기존의 농식품사업․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농업법인․생산자단체 

 2. 지원 자 격   요 건

  ○ 생산자 단체․농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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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지원 상   지원 자 의  사용 용 도

  ○ 생산․유통시설 화

    - 지원내용 : 우량종자 생산시설, 선별기, 증삼기, 건조기, 세척기, 탈피기, 

온 장고, 미생물 배양기 등 유통․가공시설 지원  SW*부문 지원 

   

◈ SW부문

․USN을 활용한 온․습도, 이산화탄소 등 온 장고․ 냉실․가공장 환경모니터링

․RFID를 활용한 수매/약정 리, 입출고 리, 재고 리, 가공 리, 선별 리, 운송 리, 

자재 리, 매 리, 경 리 등 유통․물류 리

․CCTV를 활용한 장창고, 시설외부 모니터링

    * 인삼산업 경쟁력 제고  수출 확 와 련된 사업 우선  선정

  ○ 마 ․경 략컨설

    - 랜드 육성, 사업추진․운  계획 수립, 수출  마  략 수립, 홍보 

컨설  비용 지원

 4. 지원형태  지원기

  ○ 자 의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

  ○ 지원규모

    - 생산․유통시설 화 : 20억원/개소당(2년간 사업)

    - 마 ․경 략컨설 지원 : 1억원/개소당(2년간 사업)

     * 산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 상기사업의 지원을 1년으로 할 수 있음

  ○ 지원비율

    - 생산․유통시설 화 : 국고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마 ․경 략컨설 지원 : 국고 30%, 지방비 60%, 자부담 10%

   

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1. 사업신청단계

 기본 계 획 수 립 ( 농림축산식품부 )

  ○ 인삼 생산․유통시설 화사업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시달( 년도 12월말)

 사업신 청 ( 시장 ․ 군 수  는  시장 ․ 도지사  사업법 인 )

  ○ 사업법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삼 생산․유통시설 화사업 계획서를 시장․

군수에 제출(당해년 3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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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단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로 제출하고 시․도지사가 사

업을 직  수행

  ○ 시장군ּ수는 해당 시․군( 는 시․도)의 장기 인삼산업 발 략  연차별 사

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당해년 4월 15일까지)

    -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공청회 등 농업인 의견수렴을 통해 참여도 제고

    - 사업추진  사업별 목표에 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평가내용 등 평가계획 수립

 사업계 획 서 작 성  제 출 ( 시․ 도지사)

  ○ 시․군 는 사업법인의 사업계획에 해 산학ּ연ּּ 으로 구성된 문가 심

의 원회의 비심사를 거친 다음 순 를 결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당해년도 10월 31일까지)

    - 자체 심사․평가시 문가 평가단을 구성하여 심사․평가 실시

     * 각 도의 평가심의 원회는 각도 국립농산물품질 리원 지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 운

   ○ 지역 인삼산업발 심의 원회 구성

    - 유통 문가, 경 자문 문가, 인삼생산 문가, 학계  연구계, 생산자단체, 

농업기술센터 문가, 국립농산물품질 리원지원장 등으로 구성

< 인 삼 산업 발  심 의 원 회 의  역 할 >  

    ① 지자체의 인삼산업 육성 략 수립 

    ② 사업계획 평가  우선순  결정

    ③ 사업지원 상자 선정  사업 종료 후 평가

    ④ 사업추진 자문 등 사업성과를 극 화하는데 필요한 활동

  < 지자체의 인삼산업발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 해당 지역의 인삼 산업여건  망, 사업별 목표를 계량화하여 설정

    - 기존의 지역 인삼산업여건을 바탕으로 새로운 략과 차별화 방안, 소비활성화 

 홍보 략

    - 농업인의 참여비율 제고  목표달성을 한 연차별 계획 등

  ○ 사업추진을 한 사업법인 설립운ּ   육성방안

    - 컨설  업체, 농업인(품목조직 포함)․농 ․지자체․민간기업체 등이 참여하는 법인

    - 농가조직화  조직원에 한 교육, 인삼산업을 선도할 법인체 육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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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표달성에 필요한 기존의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계추진 되도록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 농기계 임 사업 등 다른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추진 방안

  ○ 세부사업별 산  산출근기 등 재정투자계획과 사업별 투자성과 분석

  ○ 실 이고 구체 인 생산․유통․가공단계의 생산성 향상  마  계획

    - 인삼 제품류별 생산수ּ출․ 매에 한 연차별 목표량  비율

  ○ 사업추진 성과에 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평가내용 등 평가계획 수립

 2.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 상 자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 )

  ○ 사업신청서 수 후 사업요건 합성  사업비 정성 등을 자체검토 후 사업자 

선정평가 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서면/발표) 

   - 사업자 선정평가 원회는 외부 문가 5인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 발표내용에 한 확인 필요시 별도 지실사 진행

   - ‘인삼계열화사업’, ‘‘농기계임 사업’, ‘지리 표시제도’ 등의 사업과 연계한 실 이 

있는 경우 가  부여

   - 2-3개이상 시군의 인삼자원을 연계 활용하는 사업계획에 해서는 가  부여 

  ○ 항목별 선정기

 1. 사업계획의 정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추진 략의 정성
○ 자 투자 계획의 정성
○ 사업비 지원종료 후 운 계획

 2. 사업참여 법인의
   합성 

○ 사업추진 의지 
○ 농업인 등에 한 교육
○ 사업의 성공 가능성

 3. 생산 신
○ 고품질(GAP 등) 원료삼 생산실   계획
○ 우량묘삼의 안정  공  방안

 4. 유통 신
○ 인삼자조  참여 실   계획
○ 농기계임 사업 등 유통구조개선 추진실   계획
○ 수출실   수출확  방안의 정성

 5. 마 략
○ 마  계획의 정성
○ 컨설 업체의 정성

 6. 기타
○ 타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자체 자체사업 연계실   계획
○ 2-3개이상 시군의 인삼자원을 연계 활용한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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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 차

①  심사 상 사업계획 수립 :  농림축산식품부

↓
 ◦ 과도한 사업계획이 수될 경우, 시․도 우선순 를 

감안하여 일정 순 까지만 심사 상으로 선정

 ②  실 무  사 검 토 :  농림축산식품부  ( 담 당부 서)

↓
 ◦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부실 사업계획 제외, 미흡과제 보완요청

 ③  심 사   평 가

:  선정 평가 원 회 를  구 성 하 여  평가 ( 서면 / 발 표)

  - 외부 문가 5인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

  * 평가 원별 최고․최 을 제외한 평균 수가 

60  미만이면 선정에서 제외

  - 사업계획, 발표내용에 한 확인 필요시 별도 

지실사 추진
          ↓

④  사업비  심 의 ․ 조 정 :  농림축산식품부

↓  ◦ 평가내용을 근거로 사업내용  사업비 조정

⑤  사 업  최 종 선 정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 상자 최종 선정

 ◦ 사업계획  사업비 확정․시달

  ○ 심사․평가기

    - 심사 원의 세부항목별 평가기   구체 인 심사평가 방법은 별도 수립․시행

 3 . 세부계획수립  시행 단계

 
사업계 획  수 립   시행( 시· 도)

  ○ 세부 시행계획 수립  추진

    -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법인으로 하여  

사업비 범  내에서 매 연도별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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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 도 지 사 는  시 장 ․ 군 수  는  사 업 법 인 이  작 성 한  세 부 시 행 계 획   부

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토록 조치

    - 시․도지사는 세부추진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 확정․통지 받은 

후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 2007 일 는 별도 CD로 제출)

 ○ 사업법인 설립․운

    - 사업법인은 농업인, 품목조직, 지역농 , 지자체, 량수요업체 등이 참여

할 수 있는 지역여건에 맞는 법인이어야 함 

    ․ 마 ․경 략 컨설  사업에 참여하는 컨설  업체는 경 ․유통 문가가 

반드시 참여

    - 사업법인은 투명하게 운 될 수 있도록 정  등에 제도  장치 마련

    ․ 사업수익 는 부가가치의 참여주체별 환원  재투자 방안 마련

  ○ 사업추진 컨설

    - 사업법인은 인삼산업발 방안을 토 로 문 컨설턴트의 자문을 받아 사업추

진 로드맵 수립․경 자문

    - 컨설 은 사업계획의 수립에서부터 평가, 농업인 교육, 경   기술지도, 장

애로 사항 해결 등,  분야에 걸쳐 사업성과를 극 화할 수 있도록 추진

    - 컨설  비용의 지 은 사업 계획의 규모  내용 등을 감안하여 컨설  업체와 

지자체․사업법인간 계약에 따라 집행

    ․ 문 컨설턴트의 활용, 마 ․경 략 수립을 기본으로 하되 개소당 산

(국비)의 범 를 과할 수 없음(지방비, 자부담분 추가가능)

  ○ 사업계획 변경 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사업 상지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시행주체(지원 상자)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

 기 (시․도, 시․군)에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

    - 사업목 과 지원기 에 부합되는 범  내에서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

기 (시‧군 는 시‧도)에서 검토 후 집행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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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주 기 은 사업비를 기 으로 세부사업의 30% 이상을 변경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 승인을 득한 후 변경집행

    - 사업계획에 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주요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

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함

 4. 자 배 정 단 계

 
자 배 정  신 청 ( 시· 도)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 지원 상자에게 『보조  리에 한 법률』등 

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 제53조 『사업자  

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등 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 의 효율  배분을 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

실 이 첨부된 자 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 을 정확히 악한 후 사용 정월의 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자 배정을 요구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 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 에 따라 

지 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 한 보조 이 있을 경우 당해 보

조 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5. 이행 검단계

 
사업 리   지도 감 독 ( 시· 도)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사업의 효율 인 추진  리를 해 총 부서와 사업부서간 긴 한 조

체 계 를  유 지

  ○ 사업추진 실   자 집행 상황에 하여는 분기별 1회이상 검하여야 하며, 

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

치를 강구

    - 사업추진 진도를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별도서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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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가공시설 등에 한 감리는 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업체를 선정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  시공업체 선정에

서부터 공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사업비  검정   정 산( 시· 도)

  ○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함

  ○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  지체 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한 후 정산하

도록 함

  ○ 시장․군수는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 부서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 20

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사후 리 ( 시· 도)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인삼 생산․유통시설 화사업으로 설치·공 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 제67조(사업의 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리 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 으로 취득한 재산에 하여 보조 의 산  리에 한 법률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6조에 의거 리해야 함

    

재산명 사후 리기간 처분제한 기

건축물

기계

10년

5년

◦시장·군수 등은 보조 으로 취득한 자산에 

하여 사후 리 기간동안 철 히 리를 하

고, 보조 으로 취득한 자산은 농식품부장 의 

승인없이 매각․용도변경․양도․교환․ 여․

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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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성 과 측 정 단 계

 《성 과 지표 측 정 》

  ○ 산 확보에 따른 사업자 선정  사업추진을 평가하여 성과지표 측정 

(평가주  : 농림축산식품부)

 《만 족 도 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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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 상 : 사업 상자  사업참여 농가

 7 . 사업평가   환 류 단 계

  ○ 지자체 평가

    - 평가주체 : 사업주 기 (시․도, 시․군)

    - 간평가(사업집행단계)

     ․ 평가시기 : 사업착수 후 3～6월 

     ․ 평가방법 : 문가 의체, 문 컨설  등을 활용

     ․ 평가방향 : 사업의 성공  추진을 한 문제  발굴, 사업컨설

     ․ 평가결과 조치 : 당해연도 사업추진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  등

    - 사후평가(연차평가)

     ․ 평가시기 :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3월 이내

     ․ 평가방법 : 시․도, 시․군 평가 실시에 한 종합 평가․분석

     ․ 평가방향 : 총평, 사업효과(잘된 , 미비 )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 , 신규사업 발굴 등

Ⅳ. 2016 년도 사업신 청  수 요 조 사  기타 사항

  ○ 인삼생산유통시설 화사업은 사업수요 부족  여건변화(재고증가) 등을 

감안하여 2016년도에 종료할 정임(2016년 신규신청 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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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인삼 생산․유통시설 화사업 신청서

시․도(시․군) (단  : 백만원)

신

청

자

구  분 기 (조직)명 소속(부서) 담당직 성 명  화 Fax

사업주 기

사 업 법 인

참 여 조 직

신

청

내

역

사 업 목 표

연   차   별

투․융자계획

구 분 ’00 ’00 계

국      고

지  방  비

자  부  담

계

세부사업별

투․융자계획

증  삼  기

건  조  기

  장  고

탈  피  기

선  별  기

미생물 배양기

연계

사업

농림축산식품

사업

구   분 ’00 ’00 ’00 ’00 계

농기계임 사업

○○○사업

○○○사업

지자체자체사업

(균특사업포함)

○○○사업

○○○사업

  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총 책임자 :             (서명 는 인)

                                      지자체장 :               (서명 는 인)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귀  하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 지방자치단체  계기 의 약서

  ○ 사업법인  참여기 의 등기부 등본 사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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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원 농산물 온 유 통 체 계 구 축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농림축산식품부 원 산업과 입니다.

담 당기 담 당과 담 당자 화 번 호

농림축산식품부 원 산업과

과  장 최정록

사무  이승한

사무  김정락

044-201-2231

044-201-2234

044-201-2232

농림축산식품부 원 경 과
과  장 이 식

사무  우 경

044-201-2251

044-201-2261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과  장 홍성진

사무  이윤숙

044-201-2471

044-201-2472

Ⅰ. 사업개 요

 1. 목

  ○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 하를 방지하여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   소비자 신뢰 도모

  ○ 냉(豫冷) 등 온처리를 통해 농산물의 기능성․효능을 유지하고 유통 

기간 연장으로 출하조   수익성 개선

  ○ 생산  가격 변동이 심한 무·배추 온 장 등 출하조 시설 지원을 통한 

가격  수 안정

 2. 근 거 법 령

  ○ 농수산물유통  가격안정에 한 법률 제57조

  ○ 농수산물유통  가격안정에 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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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2년까 지 2013 년 2014년 2015년 2016 년이 후

합  계 48,521 37,022 16,062 20, 6 50 36,647

국  고 16,704 9,750 3,261 6 , 19 5 10,994

지방비 770 9,658 3,261 6 , 19 5 10,994

융 자 11,992 7,989 4,770 6 00 1,400

자부담 19,055 9,625 4,770 7 , 6 6 0 13,259

ㅇ 온유통체계구축사업 48,521 17,022 16,062 17 , 6 50 29,647

 - 국  고 16,704 3,750 3,261 5, 29 5 8,894

 - 지방비 770 3,658 3,261 5, 29 5 8,894

 - 융  자 11,992 3,989 4,770 - -

 - 자부담 19,055 5,625 4,770 7 , 06 0 11,859

ㅇ무·배추출하조 시설 - 20,000 - 3 , 000 7,000

 - 국  고 - 6,000 - 9 00 2,100

 - 지방비 - 6,000 - 9 00 2,100

 - 융  자 - 4,000 - 6 00 1,400

 - 자부담 - 4,000 - 6 00 1,400

 3 .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단  : 백만원)

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1. 사업 상 자

  ○ 사업시행주체: 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 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 단,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생산자  생산자단체의 지분이 51%이상을 유하여야 

하며, 사후 리기  동안도 충족해야함. 

  ○ 사업주 기 : 지방자치단체(화훼류습식유통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지원 자 격   요 건

  ○ 산지 온시설: 사업시행주체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등을 통한 

원 농산물 취 액(`14년도 는 `13년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단,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  계약재배를 통해 1억원 이상 원료(배추, 

무)를 사용한 업체(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 은 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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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 장시설( 온 장고  온선별장) 165㎡(50평)이하 소규모는 연간 

3억원 이상인 법인도 지원가능

  ○ 온수송차량:  산지 온시설 지원자격과 동일한 법인(김치가공업체도 가능)

  ○ 화훼류습식유통: 2010∼2014년 기간  화훼류습식유통 시범사업 추진실 이 

있 는  사업시행주 체

  ○ 양잠산물 온유통: 양잠산물(오디, 에, 뽕잎 등)의 온유통을 취 하고자 

하는 생산자 조직(농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에서 직  수요 조사)

  ○ 무·배추 출하조 시설지원: 계약재배사업에 참여하고 년도 무·배추 취

물량이 5천톤 이상이면서 향후 3년 이내에 10천톤 이상 취 을 확 할 

계획이 있는 농업 동조합  법인(공모)

    *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별도의 법인 설립시 참여 회원의 년도 사업실 의 합  

계획이  기 을 충족

   ☞ 온유통체계 구축사업으로 추진하는 모든 시설  장비는 에 지 감을 

해「 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한 녹색인증,「에 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 지인증을 받은 장치 는 장비의 우선 설비를 권장함

 3 . 지원 상

  ○ 산지 온시설: 냉설비· 온 장고의 신규 설치  개보수, 기존 선별장의 

온화 개보수

    * 지원품목 : 딸기, 토마토, 리카, 상추, 시 치, 양채류, 버섯류, 신선편이

농산물, 친환경원 농산물, 배추․무 등 김치원료

  ○ 일반 온수송차량  PCM 축냉식 온수송차량: 원 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1톤 이상 5톤 미만) 신규 구입  개조

  ○ 화훼류습식유통: 습식 차, 습식물통, 화훼포장망, 수명연장제, 기타부자재

  ○ 양잠산물 온유통시설: 속냉동시설, 온냉동시설, 작업실

  ○ 무·배추 출하조 시설(2년 사업): 냉시설, 온 장시설, 수확  포

리 장비, 임배추 가공시설

   ※ 원 농산물 온유통시설 설치 시 ICT융복합을 한 입출고 리, 재고 리 등 스마트 

리기반 포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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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원 자 의  사용 용 도

  ○ 산지 온시설: 냉설비· 온 장고의 신규 설치  개보수, 기존 선별장의 

온화 개보수

  ○ 화훼류습식유통: 습식 차, 습식물통, 화훼포장망, 수명연장제, 기타부자재 

구 입 비 용

    * 기타부자재는 사업주 기 에서 정성을 단하여 지원하되, 소모성자재는 지양

  ○ 일반 온수송차량  PCM 축냉식 온수송차량: 원 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1톤 이상 5톤 미만) 신규 구입  개조

 5. 지원 형 태   사업 의 무 량

  ○ 산지 온시설  온수송차량(PCM 온수송차량 포함)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출하의무물량: 사업 상자는 3년간(지원받은 연도 포함) 한국농수산식품유통

공사 화훼공 장 는 농  화훼공 장으로 습식출하하는 물량을 직 년도 

습식출하물량 비 10% 이상 확

    * 2015년도 습식출하 실 에 따라 2016년 사업비 배정 시 반

  ○ 화훼류습식유통: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 양잠산물 온유통시설: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무·배추 출하조 시설: 국고보조 3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20%

    * 국고는(보조, 융자) 1년차 30%, 2년차 70% 지원

    * 지원사업자는 정부의 출하명령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정부비축 등 필요시 

온 장시설에 해 우선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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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지원 한 도액  기   범

구    분 지원규모
사업비(백만원)

기 단가 비고
신규 개보수

산지

온

시설

 

온

수송

차량

냉

설

비

차압식 66m
2

까지 70 17.5
▪신  규 : 106만원/m

2

▪개보수 : 신규의 25%

▪김치가공업체의 경우 사업 

효율화를 해 지원규모의 

50%까지 확  가능

강제통풍식 66m
2

까지 60 15.0
▪신  규 : 91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25%

진공식

(수냉식, 공랭식)
1 200 - ▪200백만원/

온 장고
99m2～

660m
2

90～

660

22.5

～165

▪신  규 : 100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25%

온선별장
99m

2
～

660m2

79.2～

528

19.8～

132

▪신  규 : 80만원/m
2

▪개보수 : 신규의 25%

▪개·보수는 상온선별장에서 

온선별장으로 개보수시 용 

온수송

는

PCM 온

수송

냉장차량

1톤이상

～

5톤이하

1 110 30

▪기성차량  

개조차량

 (화물자동차 + 윙바디, 

축 설치) 가격에서 

매칭비율로 보조

▪효율  수송체계 구축을 

하여 윙바디 차량권장 

개조차량은 신차만 해당

▪PCM 축냉식 냉장차량 

도입비용

화훼류 

습식유통 

습식 차 70 이하 63 - ▪900천원/ ▪기 단가는 시 기 으로 사업

집행 시에는 실 단가를 용하되, 

사업주 기 장 책임 하에 철 한 

검토‧확인(산출근거, 견 서, 

원가계산서 등)을 거쳐 집행

▪기타부자재는 사업주 기

에서 정성을 단하여 지원

하되, 소모성자재는 지양

습식물통 2,000통이하 60 - ▪30천원/통

화훼포장망 3,000망이하 27 - ▪9천원/망

수명연장제 70개이하 28 - ▪400천원/개

기타부자재 - - - -

양잠

산물

온

유통

양잠산물

온유통시설
66m

2
까지 54 -

▪ 속냉동(-40℃이하) 

시설 9.9m2이상

▪ 온냉동(-20℃이하) 

시설 23.1m
2

이상

▪작업실 33㎡이상

-

무·배추

출하조

시설

온 장시설

냉시설

임배추가공시설

생설비  장비 

등

3,300㎡이상

330㎡

3,300㎡

-

4,000

400

4,000

1,600

▪ 온 장고  

냉설비 :  

산지 온시설 지원 

기 과 동일

▪ 온 장시설은 반드시 

3,300㎡이상 확보

 - 기타 시설  장비는 여건 

 사업비 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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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1. 사업신 청 단 계

  가) 산지 온시설, 온수송차량, 무·배추 출하조  시설지원

  ○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부지가 확보되어 당해연도 사업완료

가 가능한 법인체에 한해 사업신청서를 시․군․구에 제출('14.11.7 한)

    * 무·배추 출하조  지원사업의 경우 기존 법인 이외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법인설립 완료

   - 산지 온시설  온수송차량: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심사기 자료, 증

빙서류 등 객 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무·배추 출하조  시설지원: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무·배추 계

약재배실  증빙서류 등

    * 사업계획서에는 각 단 사업별 구체 인 계획(원료확보  매계획을 포함한 

구체 인 추진방법, 일정, 기 효과, 소요 산 등) 포함

  ○ 시․군․구는 사업별 신청서를 시․도에 제출(`14.11.21 한), 시․도는 농식

품부에 제출(`14.12.12 한)

   - 시․도지사는 시․군에서 신청된 산지 온시설  온수송차량 사업계획

서의 지원자격  요건을 사  자체 검토하고 사업 지원 우선 순 를 결

정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나) 화훼류 습식유통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세부시행지침을 수립․시행

 2. 사업자  선정 단 계

  가) 산지 온시설, 온수송차량, 무·배추 출하조  시설지원

  ○ 사업 상자 선정 심의

   - 선정주체: 농식품부 사업자선정 심의 원회

   - 산지 온시설  온수송차량: 계획 연계성, 지원 필요성, 기 효과, 시․

도 추천 순  등을 종합 평가

    * 계획 연계성: 지역 농업․농   식품산업 발 계획, 지역맞춤형농정지원계획, 

산지유통종합계획 등 시․군별 략과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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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배추 출하조 시설: 산지 여건, 무․배추 수 리 능력 등을 종합 평가

  ○ 사업 상자 선정

   - 농식품부는 사업자선정 심의 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산 범  내에서 

최종 상자를 선정하고 지자체(시․도  시․군․구)에 통지

  나) 화훼류 습식유통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화훼류습식유통 사업자선정 심의 원회를 구성

하여 사업 상자 선정

 3 . 세 부 계 획 수 립   시행 단 계

  가) 산지 온시설  온수송차량

  ○ 온유통사업자로 선정된 조직은 당해연도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 선정일

로부터 15일 이내 해당 지자체에 제출(단, 온수송차량지원 사업자는 제외)

    * 세부사업계획서 내용: 1. 지원시설에 한 설계, 시공, 감리 계획  자  소요시기  

2. 지원시설활용을 통한 세부사업계획 등 

  ○ 지자체는 제출받은 세부사업계획을 토 로 당해 지원사업 리 

  나) 무·배추 출하조  시설 지원

  ○ 사업법인은 사업자 선정단계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 하여 사업계획을 수정, 

시․도지사(시장․군수)에 제출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농식품부에 제출('15.2월)

  ○ 사업계획 변경은 단 사업비 30%이내는 사업목 과 지원기 에 부합되면 

시․도지사가 검토, 시행하고 기본방침과 주요사업내용 변경은 농식품부에서 승인

 4. 자 배 정 단 계

 《공 통 사항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지자체로부터 제출된 보조  교부 신청서를 검토 후 소요사업

비에 한 교부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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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는 시․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교부 결정된 사항을 통지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식품부의 자  지출 요구시 련규정에 의거 지출

  지  자  체

  ○ 지자체는 사업 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조  

교부 신청

  ○ 사업비  자부담액을 먼  집행하게 한 후 보조 을 집행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사업자  집행의 원칙)을 수하

여야 하며 세 계산서 조 등을 통한 자부담 액을 실행한 증거( 융기  

거래자료 등)를 확인한 후 보조  집행

  사 업 상 자

  ○ 사업 상자는 월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  신청

 5. 이 행 검단 계

  ○ 사업추진 실  간 검(사업집행단계)

   - 검시기: 당해연도 5월, 10월[지방자치단체와 합동 검]

    * 화훼류습식유통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합동 검

   - 검내용: 사업계획 이행 검, 사업추진 문제   개선방안 도출

  ○ 검결과 조치: 검결과 미비사항은 사업계획 수정  보완 등 조치

 6 . 사후 리 단 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 실  간 검(사업집행단계)

   - 검시기: 당해연도 5월, 10월[지방자치단체와 합동 검]

    * 화훼류습식유통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합동 검

   - 검내용: 사업계획 이행 검, 사업추진 문제   개선방안 도출

  ○ 검결과 조치: 검결과 미비사항은 사업계획 수정  보완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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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 기 (시․도, 시․군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간 검

   - 매 분기 1회 이상 사업추진 상황 검을 실시하고 검 결과는 농식품부에 

제출, 미비 으로 지 된 사항에 해서는 개선 조치

  ○ 사업주 기 은 산 이월․불용이 상될 경우 이월․불용사유서  지출

원인행  등 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11월말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주 기 은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산법령에 따라 사업비 정산결과를 

총 부서에 제출하고,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식

품부에 보고

  ○ 보조 으로 취득한 요재산 리기간은 아래와 같다.

재   산  명
사후 리 기간

처 분 제 한 기
부 터 까 지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

(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공일  10년
▪보조 의 산  리에 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여, 담보제공 등을 

제한.

▪단, 보조  실행  정책자  지원

목 으로 기존에 설정된 담보는 

제한사유에서 제외함
▪차량  운반구 구입일 5년

▪습식 차 구입일 5년

▪습식물통 구입일 3년

  ○ 사업주 기 은 설치·공 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 제67조

(사업의 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리 차를 이행하여야 함

  ○ 장․가공시설 등에 한 감리는 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업체를 선정

 《제 재   처 벌 내 용 》

 사업주 기 (시․도, 시․군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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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검 결과 사업추진 부진, 보조  취득재산 리가 부실한 사업체에 

해서는 즉시 계법령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

 7 . 사업평가   환 류 단 계

  산지 온시설 지원ㆍ 온(PCM) 수송차량 지원

 《사업운 평가 》

  ○ 목 : 온유통시설을 지원받은 조직에 하여 사업실시 후 3년간 세부사

업별로 년도 사업운  실 을 평가하여 우수 조직에게는 인센티 , 부진 

조직에게는 페 티를 부과하여 발  지향 인 경쟁구도 마련

  ○ 평가방법

   - 평가주 기  : 지자체

   - 평가기간 : 사업익년 2 ∼ 3월

   - 평가 상 : 년도까지 선정․지원된 온유통사업자

   - 평가기  : 별도 마련

    * 사업자는 선정이후 3년간 온유통사업계획  실 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

 《평가 결 과  환 류 》

  ○ 평가결과

   - 우수 사업자는 산지유통종합평가시 가  등 인센티  부여

   - 부진 사업자에게는 산지유통종합평가 시 감 을 부여하고 부진사유에 해 

책 마련  온유통경 개선 클리닉 실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평가 결과 우수사례에 하여 온유통활성화를 

한 홍보  교육지원

  무·배추 출하조  시설 지원  

 《사업운 평가 》

  ○ 지원사업체의 연간 무·배추 취 실   장·가공출하실  등을 평가

   - 사업종료 후 매년 2월에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해서는 노지채소 수 안

정사업자  추가 지원 등 인센티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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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결 과  환 류 》

  ○ 우수조직: 노지채소 수 안정사업자  추가 지원 등 인센티  부여

  ○ 부진  미흡조직: 정상 인 운 이 어렵다고 단될 경우 지원 단 등 

필요한 조치 강구

Ⅳ. 2016 년도 사업신 청  수 요 조 사  기타 사항

 1. 2016 년도 사업수 요 조 사

  ○ 지자체에서는 `16년도 사업신청 상자 수요조사서를 `15. 3월말까지 농식품

부 제출

   - 제출방법: 신청서 작성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무·배추 출하조  시설지원 : 별지 1호 서식 이용(첨부물은 생략 가능)

 2. 2016 년도 사업신 청   지원 상 자  선정 안 내

  ○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신청서 제출기한: 사업희망자 → 시․군(`15.8.21) → 시․도(`15.9.4) 

→ 농식품부(`15.9.25한)

  ○ `16년도 사업 상자 선정(농식품부): `15.10월

    * 업무형편에 따라 사업 상자 선정기한은 달라질 수 있음

 3 . 기타 사항

  ○ 사업추진 상황보고 :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 사업비 이월, 불용 상황 보고 : 매년 11월말까지

  ○ 사업정산 보고 : 사업완료 익년도 2월 2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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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농산물 마 지원 사업

< ①  농산물 마 지원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입니다.

담 당기 담 당과 담 당자 화 번 호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과  장 안 수

서기  신우식

044-201-2211

044-201-222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산지유통
  장 신형민

차  장 이상

061-931-1030

061-931-1031

시‧도 사업담당부서 사업담당자

 * 이 사업의 시행기 은 각 시․도 사업담당부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지
유통 (061-931-1031～2)입니다

Ⅰ. 사업개 요

 1. 목     

  ○ 농수산물 시장 개방 확 , 소비지 형유통업체의 확산 등 유통환경 변화에 
응하여 역 단 의 규모화· 문화된 마 조직 육성 지원

  ○ 농가조직화  공동계산제 활성화 등을 통해 우수 농수산물의 안정  공
체계를 구축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농가소득 증 를 도모

 2. 근 거 법 령

  ○ 농업농ּ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 )

  ○ 농수산물 유통  가격안정에 한 법률 제57조(기 의 용도)

 3 .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단  : 백만원)

구   분 2012년까 지 2013 년 2014년 2015년 2016 년이 후

합  계 - 8,000 5,000 7,500 252,000

국  고 - 4,000 2,500 2,250 157,500
지방비 - - - 2,250 157,500
자부담 - 4,000 2,500 3,000 210,000

* ‘15년부터 지방비 매칭 환에 따라 지방비  자부담은 일부 변경 가능

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1. 사업 상 자

  ○ 농 조직(지역농 , 품목농 ,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농업법인

( 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동조합

    * 단, 연합사업단은 참여 농   농정지원단 등을 통해 지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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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 자 격   요 건

  ○ 산지유통활성화 사업자로 선정된 통합조직(참여조직 포함) 는 품목 역조직5)

    * 당해년(‘15년) 사업 상자는 년도(’14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를 용하여 사업 상자 선정

  ○ 농산물마 상 수상조직

    * 당해년(‘15년) 사업 상자는 년(’14년) 농산물마 상 수상조직으로 선정

 3 . 지원 상

  ○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조직화취 액이 높은 통합마  조직 는 품목 역조직

(20개소 내외 – 조직화취 액 규모에 따라 차등 용)

    * 통합마  조직에 포함된 참여조직은 통합마  조직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나, 

개별조직은 신청 제외

  ○ 농산물마 상 수상조직(5개소)

    * 산지종합평가와 계없이 지원, 마 지원사업자로 선정되어도 추가 지원 가능

4. 지원 내 용   조 건

 �. ���_
  ○ 국고 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단, 품목 역조직은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 리 주체 : 시․군(지방비 매칭 조직), 시․도(품목 역조직)

    * 지방비와 자부담은 지자체에서 자율 으로 조정 가능하되, 자부담은 40%를 과

할 수 없으며, 품목 역조직도 지자체에서 지방비 지원 시 동일비율로 지원 가능

  
. ��������.��z
   ○ 산지유통종합평가 조직화취 액 우수조직(20개소 내외) : 1,960백만원 내외

    - QR$����100�7��B�: Ó��Q�200no7�ã�
    - QR$����50～100�7�: Ó��Q�100no7�ã�
    - QR$����50�7��o�: Ó��Q�50no7�ã�
   ○ 농산물마 상(5개소 내외) 수상조직 : 290백만원 내외

      ･ 상 100백만원(1개소), 최우수상 각 50백만원(2개소), 우수상 각 30백만원(3개소)

     * 사업신청 액  지방비 매칭에 따라 지원한도 기   범 는 산 범 내에서 조정 가능

  �. �V����
   ○ 농가 교육 등 산지 조직화에 소요되는 비용

5) ‘15�������	
������2��ㆍ������ㆍ������������(��������� �!")#$ �%&'�"()�
100*����+ �	,"()� 70*���-��	(./�	
��0123�	�45��67��	�89)�:, ';<=�>?(';@
.AB,>?, APC5C;�>?, &'�DEF;�>?)��./�	G�HI�J�K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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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보․마  등에 소요되는 비용

   ○�TUV�"l\��½�¡�2�TUV�"l�ó
��7
�`E¯/��Ò�
     * <붙임 1> 농산물마 지원사업 세부항목 참조

     * 참여조직의 자 용도는 통합조직에서 집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참여조직에서 

집행한 증빙자료를 통합조직이 취합하여 정산 가능

  �. ����.�1&
    ○ 사업기간 : 사업자 선정 통지일로부터 ～ 2015. 12. 31

     * 사업기간내 계약이 체결되어 자 집행이 완료된 실 에 한하여 인정

    ○ 사업자 선정․ 리․집행․정산 일련의 사업과정은 지자체가 주 으로 

추진하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조하여 추진

     * 정산 : ‘16.1.15까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받아 1월말까지 정산 확정(지자체)

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1. 사업신 청 단 계

 3KL&458

  ○ ‘14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  조직화취 액, 사업수요 등을 감안하여 시도별로 

지원형태별 산 배정(안) 통지(1월말)

�23"&45'(6�(aT)

  ○ 사업 상자 선정기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지자체  농식품부와 의･수립

하여 지자체  산지조직에 당해년도에 공지(1월 )

  ○ 사업신청서는 산지유통종합평가 산시스템(AgriX)에 수(1월말까지)

   - 수된 사업신청 내역을 시도별, 지원형태별로 구분하여 지자체  농식품

부에 제출(1월말)

 �����J|

  ○ 사업신청 내역을 산지유통종합평가 산시스템(AgriX)에서 신청(1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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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자  선정 단 계

  �23"&45'(6�(aT)

   ○ 산지유통종합평가 산시스템(AgriX)에 수된 사업자별 신청내역에 해 

산지유통종합평가(‘14년) 결과를 반 하여 사업 상자(안)을 작성, 지자체  

농식품부에 제출(2월 )

 �․�

   ○ 산지유통종합평가(‘14년)  지역여건 등을 반 하여 시․도별 산 배정 

한도 내에서 aT와 의하여 사업 상자를 선정, 농식품부에 제출(2월 순)

 3KL&458
  ○ 제출된 사업 상자를 확정하여 사업 상자  산 배정 결과를 시․도  aT에 

통지(2월말)

    -  시․도는 사업 상자 선정결과를 사업자에게 즉시 통지

 3 . 세 부 계 획 수 립   시행 단 계

 �����J|

  ○ 선정된 사업 상자는 사업추진계획을 할 지자체에 제출(3월 )

 �ㆍ�
  ○ 각 시ㆍ도는 할 사업 상자의 사업추진계획 제출 요청과 수된 사업추진

계획을 검토 승인후 그 결과를 aT  농식품부에 제출(3월말)

  <  사업계 획  조 정  차 >

  ○ 승인받은 사업추진계획의 사업내용  사업비는 사업자별 산범 내에서 

조 정  가 능

   - “농산물마 지원사업 세부내역”의 주요항목 기 으로 사업비 증감액이 

50%미만은 자체 결재 득한 후 자율시행, 50% 과 조정할 경우는 지자체

의 승인 필요

    * 50%를 과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는 aT와 의하여 승인 여부 통지 

 �23"&45'(6�(aT)

  ○ aT는 사업추진계획 검토, 사업추진 리, 사업비 집행 등에 해 지자체와 

업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추진에 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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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 배 정 단 계

 3KL&458
  ○ 각 사업 상자는 지자체를 경유하여 사업비(국고보조) 배정 요청에 의해서 

자 배정

 �����
  ○ 사업 상자는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에 의거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고, 자 의 

용 도  사업기간 내 에  맞게  집 행하 여 야  하 며 , 사업실 에  따 라  지자 체 에 

사업비  요청

  ○ 사업비 요청시 는 최종 정산시 제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12월말까지)

 �ㆍ���#��․D
  ○ 시ㆍ도는 할 상사업자의 사업비(국고보조)를 사업자의 요청 등에 따라 

농식품부에 사업비 배정(일  는 수시) 요청

  ○ 시ㆍ도 는 시․군은 aT와 조하여 자부담 에 의한 사업실 을 확인(자부담 

우선집행)한 후 사업의 실 에 따라 사업자 (국고보조  지방비) 집행

  ○ 시ㆍ도는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추진내용  자 용도를 확인 후 최종 정산하여 

aT  농식품부에 보고(‘16.2월말)

 �23"&45'(6�(aT)

  ○ aT는 지자체의 자부담  사업실  확인(자부담 우선집행)에 조

 5. 이 행 검  사후 리 단 계

 《사후 리 》

 �․�, �23"&45'(6�(aT)  

   ○ 사업추진실  검(매 분기별 실시)

    - 농산물마 자  사업계획 시행 차, 사업비 집행실 , 운 황 등

     * 사업 검은 지자체, aT 등으로 검반을 구성

 《제 재 》

 �ㆍ��.��․D
  ○ 시도는 사업목 외 사용 등의 부당사용이 확인될 시 련규정 등에 따라 처

리하고 농식품부에 보고

   * < 련규정> 농산물가격안정기 운 규정 제27,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연체 리를 

용하여 당해 액을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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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사업평가   환 류 단 계

《성 과 평가   사업평가 》

   ○ 사업실  평가(연 1회) : 매년 산지유통종합평가를 실시

    - 평가기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주 )

    - 평가내용 : 농가 조직화  교육실 , 원물확보․매출액․홍보 등 마  

실 , 수익발생 정도 등

    - 평가일정 : 5월

 《환  류 》

   ○ 평가결과에 따라 차년도 마 자 (보조) 차등 지원

   ○ 우수  부진 사업자에 해서 경 컨설  지원

   ○ 사업평가 결과 부진조직은 경  정상화를 한 집 교육 실시

Ⅳ. 2016 년도 사업신 청  수 요 조 사  기타 사항

 1. 2016 년도 사업수 요 조 사

  ○ 사업 상 희망조직 악(aT, ‘15. 4월말)

   - 사업 상자는 사업신청서를 산지유통종합평가 산시스템(AgriX)에서 신청

 2. 2016 년도 사업신 청   지원 상 자  선정 안 내

  ○ 사업 상자 선정 공고  신청서 수

    - 선정 공고 : ’15. 4월 순

    - 사업신청서 수 : ’15. 4월말

  ○ 비사업 상자 선정  통지 : ’15. 10월말

    * ‘16년도 사업신청 상자는 ’15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를 통과한 조직임

  ○ 사업 상자 확정 : ’16. 2월말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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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 으로 시된 내역 이외의 항목은 별도 의 필요

* 모든 항목은 지출이 발생했음을 증빙(방침문서, 계약서, 지출결의서, 세 계산서 등)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정산 가능하며, 

자본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할 수 없음

* 세부항목별 인정기 은 농식품부( 는 aT)에 (안)을 마련하여 별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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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과 실 랜드 육 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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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1. ����
  ◦ DDA/FTA L?*��¶�I��Ô����h
�"#� Óª��¶TUV��

"I^�N�Á/�Óã��¶6��´^�N�Á/�ÌÓstTUV��@-
  ◦ �]mC�Ö`�TUV���P&'��¶(����Ç[?*��]stTUV� 

@-~?*H��N��<�"I%�g�

 2. ����
  ◦ �N�8����2�cAd�
����ef�g57Q(�<�Ò�)

  ◦ _�³]p�\±
�"2��Â�u�L<��7
����,)e�g5Q

 3. 	
��������
(���: ��	)

%				& 2012'(� 2013' 2014' 2015' 2016')*
◦56789:;�<�= 22,503 1,850 1,750 1,650 23,067
  - 0		1 11,547 975 905 875 8,220
  - �23 4,732 240 240 210 5,945
  - 4�� 6,224 635 605 565 8,902

Ⅱ. 2015�����	�
���

 1. �����
  ◦ �N���ÌÓstTUV�"l\
  ◦ �¶9�‧���7��6�ßà&/�TUV�"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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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ÌÓstTUV�: ÌÓ�x]QR?*�ÌÓ�9�£<�40% �B6�>�&/�

�+��3���Bu�QR
  ◦ �]stTUV�: x]�S/��·��mC�TUV�"l\
    - �·Ö�mC�TUV�"l\�4#��ÌÓ�9�£<�50%�B���&/�L�

ÌÓ��+QR�]^6�N�&/�"���7�cM
    - TUV����'QR�Z-7<�(��z�²úµª��500ha�B�01$4�

�]6��Ñ?*�TUV��¶6�9�‧��^�N�Á/��¶TUV�"l\
    - st:���30�7�B�¶ª��Á/��¶TUV�"l\
    - �N���Ì:{6�N|���‧��2��‧Ö
     *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선정조직(참여조직 포함), 거  산지유통센터(APC) 연계 추진 

시행주체  농어업경 체 육성  지원에 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 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우선 지원

     * 지역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된 경우 선정 평가 시 가  부여

 3. ����
  ◦ �¶�stTUV$���6�C�`E¯/��Ò6�HN��7
    - TUV��½�¡, WXY�kl�7, TUV�i��7�L
     * 랜드 경 체가 회원농가 기술지도 → 고품질 과실생산 → 상품화(선별, 가공 등) 

→ 랜드 리를 일원화하는데 필요한 사업

 4. ���������

  ◦ TUV��½�¡�: �R�7m‧jd���kl, ����$, �c���)@, 

��‧`����½Q�, á5Y, TUV��cw�L
     * 수발주 리, 거래처 리, 회원 리 등 랜드 리  품질 리 시스템 지원가능

(ICT 융복합 사업 추진 시 농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 실 사  의 필요)

  ◦ WXY�kl�: u��‧WXY��t�, A�Â���5·w, B����, )@Ò 

�_²�Z��, �³¶�kl��L
  ◦ TUV�i��: x�‧i��, `�]à���w, �¶TUV��g, TUV���L

 5. �� !������"#
  ◦ ²7�: ��8cAd��(�d�)

  ◦ �7��
    - ÌÓstTUV�: Ó��70%, _���30%

    - �]stTUV�: Ó��30%, �Ô��30%, _���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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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 ÌÓstTUV�: §ü)���NE�Ñl
  ◦ �]stTUV�: �`Í�¦����900~1,200no7��Ï(3�¨�@¾�7)

    - �`Í�§¨��7��: 3~4�7(î���)��7mc/�“k¿�1, 2” ��)

Ⅲ. �����(SP)������������
 1. ��*+�,�

 

기본계획(사업시행지침 등) 
통지

→ 세부계획 홍보 → 사업신청

농식품부(12월) 시‧군‧구(12월) 랜경 체(1월말)

 3KL&458

  ◦ ����/�G��Ï�L6�Ñl���®:{(�����	�L)6�N|&'�
�·�
�� (Ì���12��)

 ���ij	

  □ ����Z��@n+,�.�`F����+,�"-���(1������‧Ö‧Z)

   ◦ TUV�"l\/���:{�N|m:�i�w7QP, �_\, ��u�L<�
<T6�Nl&'�TUV�ÇI���Ì:{�2�§ü)���:{6�N|

   ◦ �¶�9�, ���Ì�c*�Z-4�[<w
Ø���:{
����çâ�L6�
=m��:<�<T6�����Nl·Ñl

  □ ����Z��@n+,f������ ¡¢£�¤���
   ◦ Í��]<���'��2�Ì�¾�, ��)�+´��:£$&'�5�
   ◦ �¶�9�․���7����§:&'�stTUV�+´ -
�DE��§ü

)���:{�N|
   ◦ î���)����2��K���L�²��_:{����)��_-��¾�
   ◦ w7�¡, �¶�9�․���2�`����¡�L���m:
�DE��WXY�

kl�2�TUV�i���7�:{
   ◦ ��ßà�-�
�����c��, �cÔe, �cãÒ�L��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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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비심사 →
사업계획 우선순  

결정
→

서면‧공개발표평가 
후 선정

시‧군(2월말) 시‧도(3월말) 농식품부(5월말)

 �․D
  ◦ TUV�"l\
Ø�N|��ÇI���Ì:{
��������[<C7w<�

��[���=m��․�
�gK(2��)

 �․�
  ◦ �･���N���Ì:{<�+´�� -^�N�Á/�_\�c�Ï?*���

:{
�����G�C��±�&'��������
�gK(3��)

     * 사업계획서가 부실하거나 정책방향과 상이한 사업계획서는 농림축산식품부 평가 상에서 제외

     * 시‧도가 직  추진하는 역사업계획은 시‧군과 같은 차로 작성하되 우선순  없이 제출

  3KL&458

  ◦ ��������(�?*�î�[�‧�c�ùü
�"#�[�․�c��¶�&
¯, G��[�<�s�-, �-, Ì�-�����C�3I¶��2�ã‧��
Ì�c
�<��s��´�c��¶�&'����B_�G�(5��)

 3. ./��01���23�,�

  3KL&458

  ◦ �‧���(�I‧ÖN) S/�§PwI?*�i�gK4�î���:{<�çâ
‧Q��2����� 

 ���ij	

 �. 78��]+,�"-�.�9:
  ◦ ��:{����¯µ�TUV�"l\/������C�ã
Ø�*�§�)�î�

ßà:{6�N|&'��․�(�․Ö)
�gK(20Æ��ã)

    - *���������}
/�Í���î�ßà:{Ø��Ü-&'�gK
 
. ������9:
  ◦ TUV�B��9�6�C��]¶�
�./�9��¡�n*&o6���&�, 

����'_p<���\g��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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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UV�"l\/��+QR��´, �R�7m�L��p<&'�²ú�2��½
�¡�n*&o6�Ü-&�『TUV�kl
����0Û』6�g�&'�QR
7p��ÑV��『0Û』6�ÏN&�Ã�&'(�~

    - 9��¡�n*&o
/�TUV�"l�	Ø<��zGq, â3․N½�¡��
²ú�2�N��}��¡<�´Ï$�L6�H~(�~

    - ��u<�9��¡�n*&o���'���>ç&��0����TUV���
<��'úg�2��7_�wN��ó
�Z�

  ◦ N*․cs․>*��C��TUV���:{�N|�2���ßà
    - �+<�TUV�WXY�Ìr
�"#�0A6�9�_QR��p<&'�5�&

��ªA�6�N*�S/�C:>*
    - N��}���․JI․csm:<��½�¡�´Ï$��ó
6���
    - TUV(�s, t_u, *��L) ��, WXY�Ìr, TUV�i��2�u��

g��L6�C��Ìr�N|
  ◦ TUV<�·u, *��L6�«0�gÜ^�"�
/�&�ÇE-6�Þd�î:�

I
Ø�����´K��cM��Óg"I%6�vw�TUV��+´*�gÜ
 �. ��9:�¥�¦
  ◦ ��Ì�c�S/�Ì�á5x��������ßà�á5Y�:{6�N|&�, 

á5Y6�,È���6�¶�
  ◦ á5Y����:{<�N|‧�c, ��uQR$�)@, "l�2��R��, 3I

y*��-�±�L�Ì�¾(
�zm���-���e�$^�N�Á�Ã�:{6�N|
 �. ��+,��iEF
  ◦ ��4���:{<�����(\, ���B�], �7�+, ���'QR�

L�(E��-<�#"���������<�+u6�,È(�~
     - ����(\(�7�BQR)/��a����:{6�#"(�^�"��Í�

��(���(�‧�, �‧Ö)
�#"���Ø�� �&'���:{�#"�E¬
     * 세부사업별 비  조정은 총사업비 축소와 체 지원비율 조정이 없는 경우에 한함

  �․�(�․D), `*$

 �. 78��]+,�"-�.�9:
   ◦ �‧�(�‧Ö)/�TUV�"l\c�Ü-��î�ßà:{�Ç��ªù���¾

��Á6�"����âÃ�Qj&���������
�gK(1����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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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F
  ◦ ��+ª���7�Ï
��P¯/��Cã
Ø<��Ï����ã��·��î�

����L<�Q���DE^�"�
/���(���(�‧Ö�S/��‧�, §
Pw)
Ø�çâ&'�F�~

     - ��(��������(�)���Ï?*�î����<�30%��Î��bÞ
^�"�
/��������
��Ì+u�}�#"F�

  ◦ ��:{
�����®Ô	�»����-, (E��ãÒ�L6�#"&�_�
^�"�
/��������<��Ì+u6�a��}�F�&'(�~

 4. ��4,�
  ◦ ��(�����_�7�B_
��『�Q<��¡
����ef』L��

�eÝ��｢������¾(�²����¡��®0�｣ g53Q�“��_F
�<�7!”
�"2�_����GF��L�ùü����

 5. 5367,�
 《�MNO》

 ��NO�	(�‧�/�‧D, `*$)

  ◦ ��_/���6�����<
/���(���
������ç���«¬
  ◦ ��(���<�I��`ºs³7?*�&'��\�©�������ç���

&�Ã���}���
  ◦ ��������w:��c�z�¯µ���eÝ
�"#������ç�‧±�

&'�±����‧�<�¦N�Ø
�gK(2�����)&�, �‧�
Ø/���
±��� /���3��20Æ����������
���

    - §Pw/�Ð���1������������
�Ra�gK
  ◦ �･���(�I･ÖN) 2� §Pw/� �¶TUV�7��?*� 5j･s�4�

�58, �:･_²�L
��������}�1����ã
�3���u&��｢
������¾(�²����¡��®0�｣ g67Q�“��<��¡�¿�L”
 

"2���<��¡ùü����
  ◦ �Q?*��a��ÇE²���¡


������ ����� �������� ��
 - 부동산(토지, 건물 등)

 - 부동산의 종물

 - 주요기계·장비․자재

공일

공일

구입일

10년간

5년간

5년간

 「보조  리에 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여, 담

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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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 제69조에 따라 요재산에 하여는 

농식품부장 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융기

(농업보조  취 기 )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장비 등 리 장을 공

시하는 등 정한 조치

  3KL&458

  ◦ ｢������¾(�²����¡��®0�｣ g70Q
�"#��Q��_
�
�����ßà38, _F�38�L6�>ç&'����¶$�2��ÍF��
�Ì�Ô�

  ◦ ��_�_F��L��}�¡�2�>çÆ��
    - �BQR�2�>>Æ��: �‧�(�‧Ö), ¾�)�1w��B�>ç
    - >çÑ�: �������((�), �․��Pt�3�Ô��>ç
  ◦ >ç-+
    - ����F�38�: ��:{
�"2�_<�ª��F�ã], �¡38�L
    - ��¶ª�: ��:{����ßà¶ª�L
   * 사업 검 등 사후 리는 농산물가격안정기  운용규정에 따라 기 수탁 리자와 

합동 는 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

 ��NO�	(�․�/`*$)

  ◦ �․����2�§Pw/����B_c��7�_A
�� &=»��Í��Ôe
?*��Q6��7,���c
��Ø/�Í��6�wN�Qj

 6. 89:,�
  ◦ -�{��� /��1��-��´*�§����z��}�-���{�

-��´ {�Ôe

◦��½��¶TUV����Ç���(%) ◦TUV"l\�¶ª��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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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 §ü�c�: î��c:{��)���Ø*���
    - Í§����z��}�*��3�
�¶�&�, �c±�
��Ø/����üL 

�7�L�g��G�L
��Ò
 《/�BC�ab》

  ○ �NQR�: ��<��Cã
Ø�����ßc��7�L�uhCT��'
  ○ �à�2��|QR�: g��G, ���Æ�}Þ, ���7�Çm�L�dEC��'
    - �B_����}�euLÃ���1���B�"�4�"���àQR?*�¾Ù
    - ��<��º�ßà��Â==», TUV��P��|eu�5|��0�·^�"� 

�7�Çm�L�DE��Qj�~Z

Ⅳ. 2016���������� ��!��"�#
 1. 2016?
���0�@�
  ○ ’16���	�
����: [����4-1����]�����������(’15.1����)

    - �����: ���� (!"#�$%&) → �‧'�→ �‧(�→ )�*�

 2. 2016?
���*+���������-AB
  ○ ‘15��������	Ø�ãÒ6�Ï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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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2년까 지 2013 년 2014년 2015년 2016 년이 후

합  계 9 , 152, 56 3 661,238 535,000 450,000 3,157,425

융 자 7 , 3 9 4, 9 3 2 528,990 420,000 360,000 2,813,940

자부담 1, 7 57 , 6 3 1 132,248 115,000 90,000 703,485

14 산지유 통 활 성 화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입니다.

담 당기 담 당과 담 당자 화 번 호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과  장 안 수

서기  신우식

044-201-2211

044-201-222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산지유통
  장 신형민

차  장 이상

061-931-1030

061-931-1031

농 앙회 연합사업
  장 안재경

과  장 이화석

02-2080-6771

02-2080-6765

 * 이 사업의 시행기 은 aT 산지유통 (061-931-1031～2)  농 앙회 연합사업 ((02-2080-6765)입니다.

Ⅰ. 사업개 요

 1. 목     

  ○ DDA, FTA 등 시장개방 확 , 소비자 기호변화, 형유통업체 성장과 같은 

농산물 유통환경변화에 응하여 산지유통 주체의 거래 교섭력 화보

  ○ 면단  지역조합 는 소규모 농업법인 주의 소단 사업권역에서 시․군 

단  이상 역화된 사업권역으로 발 하도록 산지유통주체의 역량 강화

 2. 근 거 법 령

  ○ 농수산물 유통  가격안정에 한 법률 제6조(계약생산), 제57조(기 의 용도)

 3 .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단  : 백만원)

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1. 사업 상 자 [통합조직, 참여조직]

  ○ 농 조직(지역농 , 품목농 ,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농업법인( 농

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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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법인( 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15년부터는 총출자 이 3억원 이상이고, 

설립 후 운 실 이 3년 이상 조합원(농업인 주주)이 10명 이상인 법인(통합조직의 경우 

출자한 참여조직의 농업인 주주 지분율을 계산하여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16년부터는 

30명으로 상향 정)으로 요건 강화(단, 참여조직은 출자  1억원, 운 실  1년이상, 농업인주주 

5인이상( 농조합법인만 해당) 조건 용)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주주 지분이 51% 이상을 유하여야 함

      (생산자단체는 농업인 주주 지분을 계산하여 인정, 지자체 지분은 비 생산자 지분으로 간주)

    * 동조합기본법에 의거 설립된 동조합의 경우 기본요건은 농업인 조합원 수가 

체 조합원의 51% 이상인 경우에 해당

    *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연합사업단에서 환하는 경우와 통합마 조직(참여조직 

포함)이 품목 역조직6)으로 재편  통합마 조직(이하 “통합조직”)간의 통합의 

경우에 한하여 실  연결 인정

    * 축산류․양곡류를 취 하는 조직의 경우 원 농산물 상품목 취 액이 체 취 액의 

50%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지원 상에 포함

  ○ 지원제외

   - ‘16년부터 개별조직은 지원제외 정이며, ’15년도는 평가결과와 상 없이 

리 3% 용하여 지원

    * 외 : ①산지유통종합계획 통합조직(활성화사업 요건 충족 참여조직 포함) ②해당 

시군에 산지유통종합계획에 선정된 통합조직이 없으면서 해당 지역 산지조직의 

조직화취 (구. 공동계산)액7)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③품목 역조직(단,‘16년에는 ②

의 경우는 조직화취 액을 40억원으로 상향 정이고, ④의 경우는 지원제외에서 삭제 정

   - 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기업이 실질 으로 소유․운

(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지원 제외

 2. 지원 자 격   요 건 [통합조직, 개별조직]

  ○ 당해연도 산지유통 종합평가 결과 150등(농 조직 100내외, 법인조직 50내외) 

이내 조직

    * 매년 기존조직도 통합마 (조직통합  계열화)으로 자  필요시 추가신청 가능하며, 

‘15년 신규자 부터 지원기간은 출일로부터 3년

  ○ 년도 원 농산물 취 액이 50억원 이상, 조직화취 액이 20억원 이상이며, 

체 취 액 비 조직화취 률이 20%이상인 조직

    * 단, ‘14년부터 조직화취 액이 30억 이상인 조직은 조직화취 률이 20% 미만이라도 지원자격 부여

6) ‘15�������	
������2��ㆍ������ㆍ������������(��������� �!")#$ �%&'�"()�
100*����+ �	,"()��70*���-��	(./�	
��0123�	�45��67��	�89)�:, ';<=�>?(';@
.AB,>?, APC5C;�>?, &'�DEF;�>?)��./�	G�HI�J�KL���M(�%&'�"()�+��	,"()N�
OPQ
���R��S)

7) ‘15����TUV�WH�')(��XWH�'+!"XWH�')���	,"()(WH�'��!Y)+��� !"!Z))
��
[\�]^_:�`�abN�TUG�H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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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지조직간 통합  수직계열화를 통한 조직화․규모화 진을 하여 조합

공동사업법인․연합사업단 등의 통합조직에 자  배정권한 부여

    * 참여조직은 통합조직을 통해서 자  신청  배분을 받아야 함. 단, 출은 출취

기 으로부터 직  받는 것도 가능

    * 통합조직을 통해 자 을 배정받은 참여조직은 통합조직의 지원 리 등을 동일하게 

용하며, 참여조직은 개별조직으로 자 신청  사용불가(이 지원 지)

    * 통합조직은 참여조직의 사업의무이행 독려  자 집행 등에 한 자료를 요구 

할 수 있으며, 련자료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참여조직이 자료요구 등에 

불응 시 통합조직이 직  참여조직을 제명 할 수 있음

    * 참여조직이 통합조직에서 탈퇴하거나 통합조직으로부터 제명당할 경우 기 지원받은 

자 은 회수하고, 2년간 지원 상에서 제외

    * ’13년부터 참여조직은 년도 최소 3억원 이상의 조직화취 액을 통합조직으로 

출하한 실 이 있는 경우에만 매년 산지유통종합평가시 참여조직 자격 부여하여 

왔으나, ‘15년부터 참여조직은 ’14년도에 참여조직 취 액의 10%이상을 통합조직

으로 출하하여야 한다.

      ☞ 참여조직의 취 액 출하비율을 연차별로 확  고 : (‘15)10% → (‘16년)30% 

→ (‘17년)50% → (‘18년)70% → (’19)90%

 3 . 지원 상

부 류 별 지원 상  세 부 품목

양곡부류
◦ 두류, 조, 좁 , 수수, 수수 , 옥수수, 메 , 참깨  땅콩, 맥류, 기타 잡

곡류(미곡은 제외)

청과부류
◦ 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목과류, 버섯류, 서류, 인삼류  수삼  유지

작물류와 두류  잡곡  신선한 것

화훼부류 ◦ 화, 지, 엽  분화

약용작물류 ◦ 한약재용 약용작물류(야생물 기타 재배에 의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 등

임산물류 ◦ 밤, 잣, 추, 호도, 은행, 도토리, 표고, 송이, 목이, 팽이, 한약재용 임산물

  * 세척, 세  등 처리(신선편이) 농산물  단순 가공품도 지원 가능

 4. 지원 자 의  사용 용 도

  ○ 원물확보자 (계약 , 도 , 잔 ) : 참여조직도 동일하게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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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 �7�B��+<�st:��N:6�C��_
      * ‘15년부터 단순수탁8) 농가에 한 지원을 단하고, 공동계산9)에 참여하는 농가 

는 출하권을 임한 농가에게만 자  지  가능

      * 출하권 임 농가에 해서는 ‘15년까지 한시 으로 지원하고 지원 황․성과 

등을 검토하여 ‘16년 지원 가능 여부 검토

   【*�】

     - �7�B��+<�7���:Û²ú&'�*�&��C��_(:Û, Ç�
, �)

  ○ 선지 (운 자 )

   - 농가가 공동 매용으로 조직에 출하한 후 농가에 최종 매  정산 에 

매 의 일부를 지 하는 자

  ○ 수 안정사업으로 일원화한 품목(무․배추․고추․마늘․양 ․ ․사과․배)

의 경우 산지유통활성화자 을 활용하여 매취용도로만 사용 가능

    * 산지유통활성화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조직에 해당

  ○ 자가 생산을 한 농자

   - 해당 조직의 자경농지(임차농지 제외)에서 자가 생산에 필요한 농자재(농약, 

비료, 종자  농기구에 한함) 구입비용

   - 농기계임 은행에서 지원하는 농기계 등은 자 용도에서 제외

    * 단, 자가 생산을 한 농자 은 총지원 액의 10%로 제한

 5. 지원 형 태   사업 의 무 량

  ○ 지원형태 : 기 융자 80%, 자부담 20%

  ○ 지원 리 : 1.0～3.0%(3년 거치 일시상환)

   - 당해연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매년 리 차등 용

    * 차등 용시기는 매년 4월1일을 기 으로 변경하되, 기존자   당해연도 출

기간이 만료되어 상환되는 자 은 당 리 유지 후 상환

   - 농가에 자  지원 시 리  수수료 부과 지(‘12년부터 기 용)

8) de���: �	(�����)���fg����h!Ri�j'k�lm���n
9) WH�'�: WHo�․WHh!․j'(WH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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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차등 용안>
* 기본원칙 : ‘15년부터 조직형태(농 조직･농업법인 등)별 별도 평가지표  순 에 

의한 결과 용
○ ��������	�
�
 - ���30% ���: 1.0%              - �� 30% ���~ 80% ���: 2.0%
 - ���80% ���: 3.0%
○ ����: 3�
○ ������������
 - ���10% �	�: 
����25% �	
 - ���10% ���~ ���20% �	�: 
����20% �	
 - ���20% ���~ ���30% �	�: 
����15% �	�
 - ���30% ���~ ���40% �	�: 
����10% �	
 - ���40% ���~ ���50% �	�: 
����5% �	
  * 최  100억원(통합조직간 통합일 경우 200억원) 한도로 지원하며, 인센티  지원 액에 
한하여 기본 무이자 용(1년간)

  * 인센티 는 기본  추가 인센티  합하여 조직당 200억원 한도내에서 지원(1년간)

○ �����������
 - ��������50% �	�: 30% ����
 - ��������50% ���~ ���70% �	�: 50% ��
 - ��������70% ���~ ���90% �	�: 80% ���
 - ��������90% ���~ ���100% �	�: 100% ��
  * 기존조직으로 상  150등 과일 경우(탈락조직) 패 티 부여
  * 사업비 회수에 따른 반납은 2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출기 의 
검토  농식품부의 승인이 있는 경우 연장 가능

  * 경기악화, 작황부진, 재해발생 등 불가피한 상황시에는 패 티 부여 외 인정 가능

○ ����APC  !���"��������������
  * 인센티  : 무이자 추가 지원(평가결과 1등 20억원, 2~3등 15억원, 4~6등 10억원, 7~10등 5억원)

○ #�․�$%%�������������
 - �����������․���������3��������� �!"���․���
�������#�$�%��
�(
�&��50��)

○ &�'()*+,�-
���"�����������������������.����
  - ����'
()*+,-��./0�123��4��'
()*+,- �567����
�8��9:;(#�$) %��
��<�=>:�?@(A@���56)

  * 인센티  : A등  지원 액의 20%, B등  지원 액의 10%

  * 패  티 : E등  추가자  지원제한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와 상 없이 기본 리(3%) 
용( 리 용 기간 : 1년간)

○ 3&T&�'(§¨(APC) ���%� 01©� M� ��� ���f� �ª«#�
¬M 3������t

○ &�'(/0123� �� &�'()*+,4$� (*��5� 6���7� 89� :
;��<7� ��������

   * 일치기한 : ‘15.12.31(’16년 산지유통종합평가시 확인  확정)

   * 패  티 :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와 상 없이 통합조직(참여조직 포함)기본 리(3%) 용
                ( 리 용 기간 :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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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취 수수료( 여 리와 출 리의 차이) : 용도  상에 계없이 

동일하게 용(농 앙회  산립조합 앙회의 정․ 회원 0.2%, 기타 1.5%)

  ○ 사업의무액 : 정부지원 (기 융자 )을 활용한 취 액의 125% 이상

   - ‘16년 사업의무액평가(‘15년실 )부터는 자 지원 용도(농가 원물확보자 , 

선지 , 참여조직 매입액 등)와 연계된 사업의무액(정부지원액의 125%) 

평가로 변경( 고)

     * 통합조직 실 , 통합조직과 참여조직간 거래실 을 개별 평가

     * 공 장 는 경매식 집하장에서 생산자에게 지원한 선 이나 운용실 은 불인정

     * 통합조직에 처음 참여하는 조직(신규조직 포함)은 첫해에 한해 참여조직의 출하

시기 등 여건을 감안하여 원물확보 실  인정

     * 사업의무액은 지원액이 아닌 취 액(참여조직은 통합조직 출하액)을 기 으로 평가

     * 사업의무액 산출기  기간 : 매년 1.1～12.31(조직의 지원 액은 연도  출  

상환한 평균잔액 기  산출, 사업실 은 기존조직의 경우 1.1~12.31일까지 취 액, 

신규조직 경우는 출일로부터 12.31일까지 취 액으로 산출

     * 다른 자  지원의 제한( 복지원 제한) : 정부지원 타 사업에서 지원받은 물량은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지원 상에서 제외

  ○ 사업의무 미이행 등에 따른 제제(통합조직  참여조직, 개별조직) 

   - 사업의무 미달, 목 외 사용  법령 반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출  회수, 

출제한  약  등 부과

    * 농산물가격안정기  운용규정 제29조(사업의무 미이행 등에 따른 출 의 회수), 

제30조( 출제한)  제 31조( 약 의 징수) 용  

    * 농가 미출하 물량에 해서는 산지조직이 농가에 농 은행 정책 출 연체 리 

용과 2년간 지원 제외[단, 기상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농가의 경우 “시군별 

산지유통활성화 의회”를 구성･운 하여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를 사 에 심의

하여 계약 미이행에 따른 제재조치를 면제할 수 있음( 의회는 시･군, 국립농산물

품질 리원, 농 앙회, aT, 학계 등 공공기   련 문가로 구성. 단, 농민

단체  농가는 제외)]

    * 농가의 범 를 ’12년부터 개인에서 세 (실질 인 생계  농을 함께하는)로 

변경하여 가족명의 변칙 수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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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지원 한 도액  기   범

  ○ 지원한도액 : 연간 600억원 내외(최소한도 : 10억원, 배정단  : 5억원)

   - 기존사용 액 합산액을 감안하여 배정, 사업비 배정기  참조

    * 신청 최 한도 : 년도 원 농산물 취 액 비 70% 이내로 하되, 산지유통종합

평가결과 조직화취 률이 50% 이상일 경우 조직화취 액 비 500%까지 신청 가능

    * 신청 최소한도 : 10억원 이상(단, 참여조직이 통합조직으로부터 자 을 배정 받을 

시 자 신청 최소한도  배정한도 미 용)

  ○ 통합조직을 심으로 참여조직을 확 시키고 안정 인 성장동기를 부여하기 

하여 사업비 지원방식 변경

    * (‘11년) 3년에 1회, 상조직 체 지원 → (’12년) 매년 지원(지원기간 3년) → 

(’13년부터) 매년 지원(지원기간 1～3년) → (’15년부터) 매년 지원(지원기간 3년)

    * 상조직 일부 지원(평가결과 상 조직부터 산출 액 우선 배정으로 상조직 축소

될 수 있음)

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1. 사업신 청 단 계

 �23"&45'(6�(aT)

  ○ 사업 상자 선정기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농식품부와 의･수립하여 

련기 , 기존산지조직, 농업 문지, aT홈페이지에 공지(매년 1월 )

  ○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서를 농수산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하여 수

(매년1.25까지), 실 입력 수(매년 1.31일까지)

 3}Z~$

  ○ 농 조직을 상으로 aT기본계획을 공지하고, 농 조직의 사업신청서를 농

수산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하여 입력(매년 1.25까지)  실 입력(1.31

일까지) 안내

 �����J|

  ○ 기존사업자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를 농수산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하여 평가  사업신청

   - ‘15년사업신청서(’16년 농산물마 지원사업 신청서 포함) 제출 : AgriX시스템(1.25까지)

   - 산지유통종합평가 실 자료 입력 : AgriX시스템(1.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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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배정은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와 년도 조직화취 액을 기 으로 배정

○ 년도 조직화취 액의 500% 내외(종합평가 상  5% 이내)

○ 년도 조직화취 액의 400% 내외(종합평가 상  25% 이내)

○ 년도 조직화취 액의 300% 내외(종합평가 상  50% 이내)

○ 년도 조직화취 액의 200% 내외(종합평가 상  75% 이내)

○ 년도 조직화취 액의 150% 내외(종합평가 상  95%이내)

○ 년도 조직화취 액의 100% 내외(종합평가 상  95% 과)

 * 배정액은 자본 의 400%와 담보제공 액 이내이어야 함.

 * 년도 사업의무량 미달  미 출한 액이 있는 경우 차감 지원(단, 통합조직의 경우 참여조직 포함)

 * 산지유통종합평가시 기존조직  지원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직은 추가배정과 인센티 는 

제외하고 기 사용 인 자 은 기본 리(3%) 용(단, 기존조직  사업 상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직은 

자  회수)

 *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최  배정 후 자  추가 수요조사하여 자 배정 시는 조직화취 액 배정

기  200%이내에서 배정 가능

 2. 사업자  선정 단 계

 �23"&45'(6�(aT)

  ○ 산지유통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상  150등 이내 조직에서 비 상자 선정(3.15까지)

    * ‘15년부터는 농 조직  법인조직을 별도 평가지표에 따라 구분하여 평가

  ○ 비 상자로 선정된 조직을 상으로 최종 검토 후 사업 상자를 선정하고 

농식품부에 제출(3.25까지)

 3 . 사업비  배 정  단 계

 �23"&45'(6�(aT)

  ○ 사업비 배정기 에 따라 사업 상자 선정 조직의 신청액과 출시기, 조직화
취 액, 출잔액, 상환 정 액, 종합평가실 , 산 황 등(단, 통합조직의 
경우 참여조직 포함)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조직별 배정(안)을 수립

   * ’15년부터는 농 조직  법인조직을 구분하여 평가함에 따라 자 배정도 구분하여 
조직형태별 등수 순 에 따라 자  배정( 리, 인센티   패 티 등도 구분 차등 용)

  ○ 최종 사업비 배정(안)을 농식품부에 제출(3.25까지)

<��H��1�>

  ○ 농식품부의 사업비 배정 결과를 사업 상자  지자체, 출취 기 에 통지(매년 3.31까지)

   - 출취 기  : 농 조직 는 법인조직-농 앙회, 법인조직-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산림조합-산립조합 앙회

    * 단, 산지조직의 희망에 따라 출취 기 (aT 는 농 앙회)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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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Z~$

  ○ ‘15년부터 분리된 평가지표에 따라 농 조직에 한 산지 련 자 지원은 

정부자 과 농 자 을 일원화

 4. 세 부 계 획 수 립   시행 단 계

 3KL&458

  ○ 당해년 산범  내에서 aT의 사업자 선정  자 배정(안)을 검토 후 확정 

공지(매년 3월말)

  ○ 출취 기 의 한도배정 요청내용 검토 후 한도 배정(수시)

  ○ 출취 기 에서 요청한 미 출자  ․수배  출실행기간 연장 승인

 ��XdN

  ○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배정 결과를 참고하여 조직별 출안내  실행

  ○ 출취 기  할 지역본부(지사)의 출 신청액에 따라 농식품부에 자  

한도배정 요청(수시)

   * 출취 기 의 할 지역본부(지사)는 사업신청자의 출신청액에 하여 담보 황 

등을 검토후 배정일로부터 2개월이 에 출취 기 의 본사에 자  요청

   * 출취 기 의 본사는 할 지역본부(지사)의 자 내용을 검토 후 농식품부에 

한도배정 요청

   * 농식품부 한도배정후 여(자 차입)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출이 실행되지 않은 

액은 반납하여야하며 다만, 출실행기한 경과 후 출이 가능하다고 단되는 

액은 출실행기한 5일 까지 농식품부에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농산물가격안정

기  운용규정 제28조( 출실행기한의 연장) 용]

  ○ 사업 상 조직에 지원된 자   출취 기 에 배정된 자   미 출 의 

･수배에 한 검토 후 농식품부 승인 요청

 �����J|

  ○ 출취 기 을 선택한 후 련서류 등을 구비하여 출신청

   - 출시 자 을 별도 계정 분리운 하여야 하며,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출실행기한까지 출이 곤란할 경우 출실행기한 12일 까지 출취

기 에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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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 행 검단 계

 《사후 리 》

 �23"&45'(6�(aT)

  ○ 출취 기   사업 상 조직에 해서 계기  합동 검 실시

   - 검시기 : 매 분기별로 실시

   - 검항목 : 자  운 황  사업실  등

 �23"&45'(6�, ��XdN

  ○ 사업의무액 실  검은 농안기 운용규정에 의거 출취 기 에서 실시

하되, 필요시 련기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 앙회)간 합동 검 실시

   - 년 사업의무액 평가는 당해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시 농수산사업정보시스템

(Agrix)의 평가란에 실 을 사  입력(매년 2월)하고, 출기 별로 실사 확인 

 농식품부 보고(상반기)

 《제 재 》

  ��XdN

  ○ 목  외 사용 등 부당사용이 확인될 시 련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농림축산

식품부에 보고[농산물가격안정기  운용규정 제27조( 여 의회수)  제29조

(사업의무미이행등에 따른 출 의 회수)]

 6 . 사후 리 단 계

   ○ 매년 산지유통활성화 사업자의 년도 성과를 평가하고, 성과지표 측정

     - 평가기  : (주 )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조)농 앙회 

     - 주요평가지표 : 취 액, 조직화취 액, 교육실  등

     - 평가일정 : (6～7월)

     - 평가방법 : 조직형태(농 조직, 농업법인 등)별 별도 평가지표 의거 사업자 선정

     - 평가 상 : 년도말 산지유통활성화자  사용조직  신규 신청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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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사업평가   환 류 단 계

 《사업평가 》

  ○ 산지유통활성화사업 등에 해서 산지유통종합평가 실시

   - 평가원칙 : 산지유통활성화지원자 을 지원 받은 조직에 하여 매년 세부

사업별로 년도 사업실 을 평가(산지유통종합평가)하여 우수조직에 한 

지원 확 와 부진조직에 한 패 티 부과 등을 통해 경쟁 진

    * 평가 세부계획은 평가 주 기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수립․공지(당해년도 1월 )

 《환  류 》

  <&�'()*/��BC��>

  ○ 우수조직에 해서는 리 인하(무이자 포함)  사업비 배정시 우 , 국내외 

선진지 연수, 표창수여 등

  ○ 부진조직에 해서는 자 회수  기본 리(3%) 용

Ⅳ. 2016 년도 사업신 청  수 요 조 사  기타 사항

 1. 2016 년도 사업수 요 조 사

  ○ 산지유통활성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직을 상으로 사업신청 수요조사 실시

   - 해당기 에서 자체조사하여 련기 을 경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후 

농식품부에 보고(‘15.12월말)

    ㆍ �pQR�: w7�p�L�→ �]®��→ �pÇ�w�→ aT(®�)

    ㆍ euQR�: ��eu�L�→ aT(��) → aT(®�)

 2. 2016 년도 사업신 청   지원 상 자  선정 안 내

  ○ 사업신청(사업자) : ‘16. 1월말

   - 사업신청조직 : 농수산사업정보시스템(AgriX)으로 사업신청(’16.1.25까지)

  ○ 산지유통종합평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16. 1 ～ 3월

   - 사업신청조직 : 농수산사업정보시스템(AgriX)으로 실 자료 입력(’16.1.31까지)

  ○ 산지유통종합평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장실사 : ’16. 2월말

  ○ 상자 선정  사업비 조정 : ’16.3.25까지

  ○ 상자  사업비 확정 : ’16.3.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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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소비자참여형직거래활성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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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1-2211

044-201-22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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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4��&��567
4��&��#!8�

061-931-1010

061-931-1018

061-931-1015

Ⅰ. 사업개 요

 1. 목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기존 유통경로와의 건 한 경쟁을 진하여 

보다 효율 인 농산물 유통환경 조성에 기여

  ○ 농업인이 주도 으로 참여하는 직거래 확산으로 농가소득 제고, 불필요한 

유통비용 감에 따라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기여

 2. 근 거 법 령

  ○ 「농수산물 유통  가격안정에 한 법률」 제57조(기 의 용도), 제68조

(농수산물소매유통개선), 제73조(재정지원)

 3 .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단  : 백만원)

구    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합  계 - 21,600 12,125 12,150

융  자 - 8,000 2,000 800

보  조 - 13,600 10,125 11,350

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1. 사업 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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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정 례직 거 래 장 터

   ○ 정례직거래장터 운 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민간

단체 등(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탁주체 필요)

  나 . 직 매 장

   ○ 생산자단체(농 , 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동조합(사회 동조합 포함)  사회 기업

  다 . 소 비 자  교 류  지원

   ○ 로컬푸드 직매장·꾸러미  온라인 직거래

 2. 지원 자 격   요 건

세부사업 지원자격  요건

직매장 

공동작업장

∘ 총출자  50백만원 이상 조직 

∘ 농조합법인  동조합의 경우 농업인 조합원 10인이상, 농업

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인(생산자단체(농업인 심의) 지분이) 51%이상

 * 기업  기업이 실질 으로 소유 농업법인은 지원 상에서 제외 

소비자교류

∘ 운 인 로컬푸드 직매장·꾸러미  온라인 직거래 사업자

 * 단, 로컬푸드직매장 운 활성화 교육비 선정 사업자는 지원제외

∘ 소비자모임 주도로 우수 농산물 산지 농가 발굴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구매 추진

 3 . 지원 자 의  사용 용 도

  ○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운 비용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 매  등)  홍보비 등에 활용

  ○ 직매장 설립에 필요한 인테리어·장비· 시설

  ○ 로컬푸드직매장, 꾸러미사업, 온라인직거래 등 직거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동작업장 설립지원

  ○ 직거래 활성화를 한 조직화 등 교육  컨설  비용 

  ○ 생산자·소비자 상 직거래 홍보비용

  ○ 소비자교류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소비자모임 주도의 발굴비용  소모임비용, 행사개최비용, 홍보비 등 지원



- 341 -

 4. 지원 형 태   사업의 무 량

   ○ 지원기

    -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 보조 80%

    - 직매장 설치 : 보조 30%, 자부담 70%

    - 공동작업장 등 시설  기자재 구입

     ∙ 융자 80%, 자부담 20%, 리 3%,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직거래 교육  홍보 : 보조 50～100%

    - 소비자 교류 : 보조 80%

 5. 지원 한 도액  기   배 정

  ○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 장터당 100백만원 내외 지원

  ○ 직매장 : 개소당 300백만원 이내 

  ○ 공동작업장 : 개소당 400백만원 이내 

  ○ 소비자교류 : 개소당 10백만원 이내 

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1. 사업신 청 단 계

  가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수산업사업시행지침서  산액 통지(1월말)

  나 . 한 국 농수 산식품유 통 공 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림수산업시행지침서  산액에 따라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다 . 사업 상 조 직

   ○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2월)

 2. 사업자  선정 단 계

  가 . 한 국 농수 산식품유 통 공 사

    ○ 정례직거래장터 : 지자체 공문 안내, 공고 → 수  → 평가 원회가 선정

    ○ 직매장·공동작업장·소비자 교류: 문가로 구성된 평가 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3 . 자 배 정 단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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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정 례직 거 래  장 터

 

  ��사업총괄, 예산확보

  ��지침시달 및 예산배정

• 사업신청 결과보고 

 • 사업추진상황 및 실적보고

     • 지침(기본계획) 시달

      • 지원 대상, 지원금 확정

  ��세부추진계획 수립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100%보조)

  ��사업 실적 관리

• 사업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제출

• 사업실적 제출 

      • 지원신청 공고

      • 사업성과 평가

      • 사후관리

정례 직거래장터 운영 지자체

    ��운영 주체 및 참여 농가(단체) 선정

  ��농산물 정례 직거래장터 운영 관리

  나 . 직 매 장 ,  공 동 작 업장 ,  소 비 자  교 류

  한 국 농수 산식품유 통 공 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직거래(직매장, 작업장, 소비자 교류) 사업자로 

선정된 생산자단체 등의 자  수요를 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자별 산 배정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축산품부에 배정 신청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사업 상조직의 사업실 을 확인(자부담 우선

집행) 한 후에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 비율에 따라 사업자 을 집행

     * 「보조 의 리에 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  

  등에 의거 리

자 수요 악 
자 배정신청 (2월)

▶
자 배정(3월)

▶
융자  보조실행(3∼12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각지사)

  사업 상 조 직

   ○ 사업 상조직은 배정액에 따라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aT에 보고

   ○ 자부담  우선집행후 자  출  보조 실행하며 보조 의 경우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운   

   ○ 공동작업장 신청조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각지사)에 련서류 등을 

구비하여 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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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 행 검단 계

  한 국 농수 산식품유 통 공 사

   ○ 직거래사업자의 시설  자 운 실태, 동 사업에 한 의견 수렴, 개선방안 

마련 등을 해 반기별 1회 이상 검 실시

    - 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5～6월  1회, 11～12월  1회)

    - 검자 : 유통공사, 각 지사 등 

   ○ 검항목 : 조직화, 자 운  황, 직거래 부합여부 등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자 집행실   사후 리 상황을 매반기 종료 

후 익월 30일 이내에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제 재 》

  사업 리 주 체 ( 한 국 농수 산식품유 통 공 사)

   ○ 출취 기 은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농산물가격 

안정기  운용규정 제27조,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연체 리를 용하여 

당해 액을 회수 조치하고, 사업주 기 (농림축산식품부)에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 은 해당 조직의 자격을 취소하고 계기 에 통지하여야 함.

Ⅳ. 2016 년도 사업신 청  수 요 조 사  기타 사항

 1. 2016 년도 사업수 요 조 사

  ○ 직거래 사업 계자  련 지자체 공무원들을 상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소개  수요조사 실시

 2. 2016 년도 사업신 청   지원 상 자  선정 안 내

   ○ 2015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용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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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  계 155,660 310,985 184,987 205,908
국  고 2,000 14,985 3,207 3,368
융  자 296,000 181,780 202,540

16  소 비 지유 통 활 성 화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원 경 과, 식량

산업과 입니다.

담 당기 담 당과 담 당자 화 번 호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과  장 안 수

사무  김고은

044-201-2211

044-201-2221～2

원 경 과
과  장 이 식

사무  우 경

044-201-2251

044-201-2261～2

식량산업과
과  장 한

사무  김  성

044-201-1831

044-201-1835～6

농 앙회
공 마 부

정책양곡

부  장 명재완

  장 김옥주

02-2080-8071～5

02-2080-6290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시장지원

마

유통기획

자 지원

산지유통

  장 윤도언

  장 박장희 

  장 정성남

  장 고동호 

  장 신형민

061-931-1040

02-6300-1811

061-931-1010

061-931-1141

061-931-1030

Ⅰ. 사업개 요

 1. 목   

  ○ 도매시장․공 장, 생산자단체, 소비자생활 동조합 등에 결제자 , 선도 , 

매취․수매자  지원 등을 통해 농산물 출하 진  농가소득 안정 유도

  ○ 도매시장․공 장에 정가․수의매매 결제자 을 지원하여 가격변동성 완화

 2. 근 거 법 령

  ○ 농수산물 유통  가격안정에 한 법률 제57조(기 의 용도), 제68조(농수산물

소매유통개선), 제73조(재정지원)

 3 .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단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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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ㅇ소비지유통활성화 2,000 385 918 300
 - 국  고 2,000 385 918 300
ㅇ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시스템 - - 2,289 2,798
 - 국  고 - - 2,289 2,798
ㅇ소비자참여형직거래 - 14,600 - -
 - 국  고 - 14,600 - -
ㅇ농산물소비 진홍보 - - - 270
 - 국  고 - - - 270
ㅇ농산물도매시장출하 진 27,500 108,700 67,000 67,000
 - 융  자 27,500 108,700 67,000 67,000
ㅇ공 장(청과) 출하 진 29,160 36,700 26,700 26,000
 - 융  자 29,160 36,700 26,700 26,000
ㅇ화훼유통개선지원 19,000 23,000 23,000 23,000
 - 융  자 19,000 23,000 23,000 23,000
ㅇ농산물온라인직거래활성화 12,000 30,000 33,600 25,300
 - 융  자 12,000 30,000 33,600 25,300
ㅇ농산물직거래매취 30,000 30,000 15,000 15,000
 - 융  자 30,000 30,000 15,000 15,000
ㅇ농산물 수매지원 36,000 59,600 16,480 46,240
 - 융  자 36,000 59,600 16,480 46,240
ㅇ소비자참여형직거래 - 8,000 - -
 - 융  자 - 8,000 - -

세부사업 지원자격  요건

선도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 앙평가결과 연속 2회 이상 부진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시장도매인

   * 앙평가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안법 제77조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평가

Ⅱ. 사업별  주 요 내 용   표 로 세 스

�� 농산물 도매 시장  출 하 진  사업

 1. 사업 상 자

  가) 선도  : 도매시장법인(민 도매시장, 공공출자법인 포함), 시장도매인

  나) 결제자  : 도매시장법인(민 도매시장, 공공출자법인 포함), 시장도매인, 도매인 

  다) 정가․수의매매 결제자  : 도매시장법인(공공출자법인 포함), 도매인

 2. 지원 자 격   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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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 지원자격  요건

 결제자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 앙평가결과 연속 2회 이상 부진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시장도매인

    * 앙평가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안법 제77조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평가

∘ 도매인

 ․개설자의 도매인 평가결과 하  10%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정가․수의매매

결제자

∘ 도매시장법인

 ․ 앙평가결과 연속 2회 이상 부진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평가: 농안법 제77조에 규정에 의함

∘ 도매인

 ․개설자의 도매인 평가결과 하  10%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세부사업 지원형태  사업의무량

선도   

결제자  지원

<지원 형태>

∘선도  : 융자조건 연리 1.5%, 1년 상환

∘결제자  : 융자조건 연리 4%, 1년 상환
  ※ 결제자 의 경우 ‘13년도 도매시장평가 결과(농림축산식품부)에 따라 리 차등 

지원(최우수 2% 인하, 우수 1% 인하)  

  ※ 지원 리는 농안기  운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업 의무량>

∘도매시장법인 : 24배 이상, 시장도매인 12배, 도매인 5배 이상

 - 선도

 ․자 융자 기간  일평균 출하선도  운용실 이 지원 액에 미달한 

경우 그 미달차액에 하여 약 처리

 3 . 지원 자 의  사용 용 도

세부사업 지원자 의 사용용도

선도  지원  ∘ 도매시장  공 장 출하증 를 한 출하선도

결제자  지원 ∘ 출하자 등에 한 결제자

정가․수의매매

지원
∘ 정가․수의매매 결제자

 4. 지원 형 태   사업의 무 량

  ○ 지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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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 지원형태  사업의무량

 - 결제자

 ․도매시장의 연간 상장(거래) 실  결제자 이 출된 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미달차액에 하여 약 처리

정가․수의매매

지원사업

<지원 형태>

∘결제자  : 융자조건 연리 1.5%, 1년 상환

<사업 의무량>

∘도매시장법인 6배 이상, 도매인 2배 이상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거래실 이 사업의무량에 미달한 경우에는 

미달차액에 하여 약 처리

 5. 지원 한 도액  기   배 정

  ○ 선도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 융자 상 신청 업체별 년도 일평균 선도  지  액을 배정비율로 산출

하여 산범  내 배정

  ○ 결제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인)

   - 년도 업체별 1회  결제자  지 실 을 배정비율로 산출하여 산 

범  내 배정

    · 도매시장 법인 : 상장거래 액의 1/24(연 24회  기 )

    · 시장도매인 : 거래 액의 1/12(연 12회  기 )

    · 도매인 : 거래 액의 1/4(연 4회  기 )

  ○ 정가·수의매매 지원자 (도매시장법인, 도매인)

   - 신청업체별 년도 정가·수의매매 거래액(가 치 70%)과 향후 1년간 정가·수의

매매 거래 계획 액(가 치 30%)으로 배정비율을 산출하여 산 범  내 배정

 6 . 표 로 세 스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가 )  사업신 청 단 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산액 통지(1월말)

  한 국 농수 산식품유 통 공 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산액에 따라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해당부서)에 보고하고,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지사, 도매시장법인 회, 도매인 회에 등 계기 에 시달(2월말)

     * 유통공사홈페이지,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 게시 등 홍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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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신 청 자

   ○ 자 신청서 → 유통공사( 할지사) 

  나 )  사업자 선정 단 계

  한 국 농수 산식품유 통 공 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인 등 사업자 선정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산액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도매시장법인의 평가 결과, 개설자의 행정처분 사항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다 )  자 배 정 단 계

  한 국 농수 산식품유 통 공 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자 지원 상으로 선정된 법인 등의 자 수요를 

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담보여력 등을 감안하여 사업자별 산 배정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축산품부에 

배정 신청

자 수요 악 

자 배정신청 (3월) ▶
자 배정(4월)

▶
융자실행(4～12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지사)

  라 )  이 행 검단 계

 < 사후 리 >

  사업 리 주 체 ( 한 국 농수 산식품유 통 공 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자 의 배정 황, 자 집행실   사후 리 상황을 

매반기 종료 후 익월 30일 이내에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보고

   자 리 주 체 ( 한 국 농수 산식품유 통 공 사 각 지사)

   ○ 각 지사에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시장지원 )의 사후 리 계획에 따라 

검하고, 그 결과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시장지원 )에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인 등 자 운 실태, 

동 사업에 한 의견 수렴, 개선방안 마련 등을 해 반기별 1회이상 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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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

     - 검자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공사, 유통공사 각 지사 합동 검

   ○ 검항목 : 출하선도 , 결제자  운  황, 사업의무액 수여부 등

 < 제 재 >

   사업 리 주 체 ( 한 국 농수 산식품유 통 공 사)

   ○ 출취 기 은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농산물가격 

안정기  운용규정 제27조,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연체 리를 용하여 

당해 액을 회수 조치하고, 사업주 기 (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 은 해당 조직의 자격을 취소하고 계기 에 통보

  자 리주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 지사)

   ○ 사업 상자가 의무사업량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지원자 의 

부 는 일부를 회수하고 사용기간에 하여 약  징수

   ○ 약  산출식 : 약원 (미달차액) × 약 리 × 사용기간

    - 약원  : 사업의무액(운용목표) - 운용실

� � �  - 약 리 : 1년만기 정기 리(농 앙회) - 당해 출 리

    - 사용기간 : 융자일부터 상환일의 일까지

  마 )  사업평가   환 류 단 계

 < 사업평가 >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의 물량집하·분산노력, 경 리 노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   제재 조치

 < 환 류 >

   ○ 배정액  리 차등지원(‘13년도 도매시장평가 결과(농림축산식품부)부터 용)

구  분 최우수법인 우수법인 부진법인

배정액 30% 증액 20% 증액 50% 감액*

  리 2%p 인하 1%p 인하 -

   * 년 지원 액의 70% 이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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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 지원형태  사업의무량

선도   

결제자  지원

① 공 장
<지원 형태>
∘선도   결제자  : 융자조건 연리 3%, 1년 상환
  ※ 결제자  리 : 도매시장공 장의 경우 ‘13년도 도매시장평가(농림축산식품부) 

결과에 따라 리 차등 지원(최우수 2% 인하, 우수 1% 인하), 산지공 장의 경우 
’14년도 농 공 장 부문업 평가(농 앙회) 결과에 따라 리 차등 지원(상  
1～3  0.5% 인하)

  ※ 지원 리는 농안기  운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 장 ( 청 과 )  출 하 진  사업

 1. 사업 상 자

   ○ 농 회원조합 도매시장공 장  산지공 장

   ○ 농 회원조합 산지공 장 소속 도매인

 2. 지원 자 격   요 건

세부사업 지원자격  요건

선도 , 결제자  

 정가․수의매매

∘ 도매시장공 장: 앙평가결과 연속 2회 이상 부진에 해당하지 않는 공 장

    * 앙평가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안법 제77조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평가

∘ 산지공 장: 평가결과 연속 3회 이상 부진에 해당하지 않는 공 장

    * 농 앙회가 산지공 장을 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평가 

결제자 ∘ 농 회원조합 산지공 장 소속 도매인

 3 . 지원 자 의  사용 용 도

세부사업 지원자 의 사용용도

선도  지원  ∘ 공 장 출하증 를 한 출하선도

결제자  지원 ∘ 출하자 등에 한 결제자

정가․수의매매 지원 ∘ 정가․수의매매 결제자

 4. 지원 형 태   사업의 무 량

  ○ 지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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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의무량>

∘선도  : 지원자 의 총 40% 이상을 선도 으로 사용

 - 사용기간: 30일까지 출하선도  상당액, 60일까지 출하선도  1.5배,   

90일까지 출하선도  2배, 120일까지 3배, 150일까지 선도  4배

  ※ 다만, 지원 상자에게  기 보다 유리하게 약정할 수 있음

∘결제자  : 24배 이상

② 도매인

<지원 형태>

∘결제자  : 융자조건 연리 4%, 1년 상환
  ※ 지원 리는 농안기  운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업 의무량>

∘결제자  : 지원 액의 5배 이상

 ․ 도매인 거래실 이 사업의무량에 미달한 경우에는 미달차액에 하여 

약처리

정가․수의매매

지원사업

<지원 형태>

∘정가․수의매매 결제자  : 융자조건 연리 1.5%, 1년 상환

<사업 의무량>

∘정가․수의매매 결제자  : 6배 이상

 5. 지원 한 도액  기   배 정

  ○ 공 장 : A+B 이내

   - 출하선도 (A) : 년도 일평균 선도  지 실 에 해당하는 액

   - 결제자 (B) : 년도 취 액의 1/24 이내

  ○ 도매인 : 년도 결제자  지 실 의 1/4 이내

6 . 표 로 세 스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가 )  사업신 청 단 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산액 통지(1월말)

  농 앙 회

   ○ 농 앙회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산액에 따라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해당부서)에 보고하고, 농 지역본부  회원조합

(도매시장공 장, 산지공 장)에 시달(2월말)

  자 신 청 자

   ○ 농 회원조합공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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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안기  운 황  소요액 신청서를 농 앙회 지역본부에 제출(3월)

     - 농 앙회 지역본부는 농안기  운 황  소요액 신청서와 공 장  

도매인 출하 진자  소요액 집계표를 작성하여 농 앙회(공 사업부)에 

제출(3월)

  나 )  사업자 선정 단 계  

  농 앙 회

   ○ 농 앙회

     -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산액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 장 

평가결과, 개설자의 행정처분 사항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다 )  자 배 정 단 계

  농 앙 회

   ○ 농 앙회(공 사업부)에서는 농산물출하 진자  지원 상으로 선정된 

공 장, 도매인의 자 수요를 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공 장별 산 배정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축산품부에 배정 신청

자 수요 악 

자 배정신청 (3월)
▶

자 배정(4월)
▶

융자실행(4～12월)

농 앙회 농림축산식품부 농 앙회(지역본부)

  라 )  이 행 검단 계

 < 사후 리 >

  사업 리 주 체 ( 농 앙 회 )

   ○ 농 앙회는 자 의 배정 황, 자 집행실   사후 리 상황을 매반기 종료 

후 익월 30일 이내에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보고

  자 리 주 체 ( 농 앙 회  지역 본 부 )

   ○ 각 지역본부에서는 농 앙회(공 사업부)의 사후 리 실태 검계획에 따라 

검하고, 그 결과를 농 앙회(공 사업부)에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공 장, 도매인의 자 운 실태, 동 사업에 한 의견 수렴, 

개선방안 마련 등을 해 반기별 1회이상 검 실시

     - 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

     - 검자 : 농림축산식품부, 농 앙회  지역본부 합동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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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항목 : 출하선도 , 결제자  운  황, 사업의무액 수여부 등

 < 제 재 >

   사업 리 주 체 ( 농 앙 회 )

   ○ 출취 기 은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농산물가격 

안정기  운용규정 제27조,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연체 리를 용하여 

당해 액을 회수 조치하고, 사업주 기 (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 은 해당 조직의 자격을 취소하고 계기 에 통지

  자 리주체(농 앙회 지역본부)

   ○ 사업 상자가 의무사업량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지원자 의 

부 는 일부를 회수하고 사용기간에 하여 약  징수

   ○ 약  산출식 : 약원 (미달차액) × 약 리 × 사용기간

    - 약원  : 사업의무액(운용목표) - 운용실

� � �  - 약 리 : 1년만기 정기 리(농 앙회) - 당해 출 리

    - 사용기간 : 융자일부터 상환일의 일까지

  마 )  사업평가   환 류 단 계

 < 사업평가 >

   ○ 도매시장공 장, 산지공 장 물량집하·분산노력, 경 리 노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   제재 조치

 < 환 류 >

   ○ 배정액  리 차등지원

     - 도매시장공 장(‘13년도 도매시장평가 결과(농림축산식품부) 용)

구  분 최우수 공 장 우수 공 장 부진 공 장

배정액 30% 증액 20% 증액 50% 감액
*

  리 2%p 인하 1%p 인하 -

   * 년 지원 액의 70% 이내로 제한

     - 산지공 장(‘14년도 산지공 장평가 결과(농 앙회) 용)

구  분 우수 공 장
(상  1～3 )

1회 부진 공 장
(하  1～3 )

2회 연속 부진 공 장
(하  1～3 )

배정액 20% 증액 30% 감액* 50% 감액*

  리 0.5%p 인하 - -

   * 년 지원 액의 70% 이내로 제한

    ※ 농 앙회는 농 경제지주회사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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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훼 유 통 개 선지원  사업

 1. 사업 상 자

  가) 선도  : 화훼농가  생산자단체

  나) 결제자  : 도매인, 매매참가인, 소매유통업체, 농 앙회  회원조합 

화훼공 장

 2. 지원 자 격   요 건

세부사업 지원자격  요건

선도
∘화훼농가  생산자단체

 ․화훼공 장에 등록된 출하농가  생산자단체

 결제자

∘ 도매인, 매매참가인

 ․화훼공 장에 등록된 도매인, 매매참가인

 ․최근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1개월 이상 받지 않은 자

∘소매유통업체

 ․화훼공 장에 등록된 도매인  매매참가인으로부터 화훼를 구입

하여 매하는 소매유통업체  자체사업장을 갖추고 있는 업체

∘농 앙회  회원조합 화훼공 장

 ․농 앙회  회원조합에서 운 하는 화훼공 장

 3 . 지원 자 의  사용 용 도

세부사업 지원자 의 사용용도

선도
∘화훼공 장으로의 출하증 를 해 출하농가  생산자단체에 지원하는 

출하선도

결제자

∘ 도매인  매매참가인 : 해당 화훼공 장에서 낙찰받은 화훼 경매

물량에 한 결제자

∘소매유통업체 : 화훼공 장에 등록된 도매인  매매참가인으로부터 

화훼를 구입할 때 소요되는 화훼 구매자

∘농 앙회  회원조합 화훼공 장 : 출하농가  생산자단체에 지

하는 화훼 경매물량 결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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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 형 태   사업의 무 량

 ○ 지원기

세부사업 지원형태  사업의무액

선도   

결제자

 <지원 형태>

∘선도

 ․aT 화훼공 장 : 융자조건 연리 3.0%( 출) 이내, 1년 이내

 ․농  화훼공 장 : 융자조건 연리 3.0%( 출) 이내, 1년 이내

  ※ 출하실 이 우수한 농가(1억원 이상/년)에는 우 리 용 : 0～2%

    - 2억원 이상 0%, 1.5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5%, 1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2%

∘결제자

 ․aT 화훼공 장 : 융자조건 연리 4.0%( 출) 이내, 1년 이내

 ․농  화훼공 장 : 융자조건 연리 3.0%( 출) 이내, 1년 이내

  ※ 경매실 이 우수한 도매인  매매참가인에는 우 리 용 : 0～3%  

    - 상  10% 미만 0～1%, 상  10% 이상 15% 미만 2.5%, 상  15% 이상 

20% 미만 3.0%

 <사업 의무액>

∘화훼농가  생산자단체 : 출 액의 125% 이상 공 장에 출하

∘ 도매인  매매참가인 : 출 액의 125% 이상 공 장에서 경락

∘소매유통업체 : 출 액의 125% 이상 공 장 등록 도매인  매매

참가인에게 화훼류 구매

∘농 앙회  회원조합 화훼공 장 : 출하선도 을 40% 이상 운

5. 지원 한 도액  기   배 정

 ○ 선도 (출하농가  생산자단체) : 년도 출하실 의 80% 이내

    · 신용 출은 50백만원 이내,  담보 출은 300백만원 이내

 ○ 결제자

    - 도매인, 매매참가인 : 년도 경매실 의 40% 이내, 300백만원 이내

    - 소매유통업체 : 년도 화훼류 매출액(과세표 , 자재포함)의 40% 이내

 6 . 표 로 세 스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가 )  사업신 청 단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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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산액 통지(11월말)

  한 국 농수 산식품유 통 공 사  농 앙 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산액에 따라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해당부서)에 보고하고,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지사, 도매인 회, 한국화원 회 등 계기 에 시달(12월말)

     * 유통공사홈페이지 게시 등 홍보 실시

   ○ 농 앙회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산액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하여 농림축산식품부(해당부서)에 보고하고, 농 앙회  회원조합 화훼

공 장에 시달(12월말)

     - 농 앙회  회원조합 화훼공 장은 농안기  운용 황  소요액 신청서를 

농 앙회 공 사업부에 제출(1월말)

  자 신 청 자

   ○ aT 화훼공 장 련 출하농가  생산자단체, 도매인, 매매참가인, 소매유통업체

     - 자 신청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화훼공 장

   ○ 농 앙회  회원조합 화훼공 장 련 출하농가  생산자단체, 도매인, 

매매참가인, 소매유통업체

     - 자 신청서 → 련 농 앙회  회원조합 화훼공 장 

 나 )  사업자 선정 단 계

  한 국 농수 산식품유 통 공 사

   ○ 출하농가  생산자단체, 도매인, 매매참가인, 소매유통업체 등 사업자 선정

     -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산액,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상자 선정

  농 앙 회 ,  농 앙 회   회 원 조 합  화 훼 공 장

   ○ 농 앙회 공 사업부는 농 앙회  회원조합 화훼공 장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각 공 장별 산액 확정, 시달(2월 )

   ○ 농 앙회  회원조합 화훼공 장 : 출하농가 등 사업자 선정

     -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산액,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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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자 배 정 단 계

  한 국 농수 산식품유 통 공 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화훼유통개선지원자  지원 상으로 선정된 출하

농가  생산자단체, 도매인, 매매참가인, 소매유통업체 등의 자 수요를 악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담보여력 등을 감안하여 사업자별 산 배정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에 배정 신청

   ○ 선도   결제자

자 수요 악 

자 배정신청 (매월)
▶

자 배정(매월)

▶

융자실행(2～12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화훼공 장)

   ○ 운 자

자 수요 악 

자 배정신청 (3월)
▶

자 배정(3월)

▶

융자실행(4～12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할지사)

  농 앙 회 ,  농 앙 회   회 원 조 합  화 훼 공 장

   ○ 농 앙회(공 사업부)에서는 화훼유통개선지원자  지원 상으로 선정된 

농 앙회  회원조합 화훼공 장 등의 자 수요를 악하여 농림축산

식품부에 보고

     - 화훼공 장별 산액 배정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배정 신청

자 수요 악 

자 배정신청 (2월)
▶

자 배정(2월)

▶

융자실행(2～12월)

농 앙회(공 사업부) 농림축산식품부
농 앙회  회원조합 

화훼공 장

   ○ 농 앙회  회원조합 화훼공 장에서는 지원 상으로 선정된 출하농가 

 생산자단체 등의 자 수요  담보여력 등을 악하여 융자 실행 

 라 )  이 행 검단 계

 < 사후 리 >

  사업 리 주 체 ( 한 국 농수 산식품유 통 공 사  농 앙 회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 앙회는 자 배정 황, 자 집행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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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리 상황을 매반기 종료 후 익월 30일 이내에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자 리주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 앙회  회원조합 화훼공 장)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화훼공 장  각 지사에서는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화훼공 장)의 사후 리 계획에 따라 검하고, 그 결과를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화훼공 장)에 보고

   ○ 농 앙회  회원조합 화훼공 장에서는 농 앙회(공 사업부)의 사후

리 계획에 따라 검하고, 그 결과를 농 앙회(공 사업부)에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출하농가  생산자단체, 도매인, 매매참가인, 소매

유통업체 등의 자 운 실태, 동 사업에 한 의견수렴, 개선방안 마련 등을 

해 반기별 1회 이상 검 실시

     - 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

     - 검자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 앙회 합동 검

   ○ 검항목 : 출하선도 , 결제자  사업의무액 수여부 등

 < 제 재 >

  사업 리 주 체 ( 한 국 농수 산식품유 통 공 사  농 앙 회 )

   ○ 출취 기 은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농산물가격 

안정기  운용규정 제27조,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연체 리를 용하여 

당해 액을 회수 조치하고, 사업주 기 (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 은 해당 조직의 자격을 취소하고 계기 에 통지

   자 리주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 앙회  회원조합 화훼공 장)

   ○ 사업 상자가 의무사업량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지원자 의 

부 는 일부를 회수하고 사용기간에 하여 약  징수

   < 선도   결제자  >

   ○ 약  산출식 : 약원 (미달차액) × 약 리 × 약일수/365

     - 약원  : 사업의무액 - 사업실

     - 약 리 : 1년만기 정기 리(농 앙회) - 당해 출 리

     - 약일수 : 출일로부터 회수일의 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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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직 거 래  매 취  사업

 1. 사업 상 자   지원 요 건

  ○ 1차 농산물을 산지에서 직구매하여 소비지에 직 하는 소비자생활 동조합 

 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산물 자상거래 사업을 수행하는 자 등

     -소비자생활 동조합 : 소비자생활 동조합법 에 의해 설립된 조합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 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설립목  는 사업이 농산물 유통에 부합되고 

농산물  직 거 래 사업을  추 진 하 는  법 인 ( 농조 합

법 인 , 농업회 사법 인 의  직 장  운 자 은 지원

상에서 제외)

     - 자상거래 사업자 : 농산물의 주문․결제 등 상거래의 주요부분  일부 

는 부를 인터넷 공간을 통해 추진하는 자상거래사업자

      * , 보리, 가공식품, 수산물 제외(단, 자상거래시 은 지원가능) 

      * 사업포기  사업실  부진으로 지원된 자 이 액 회수된 조직에 해서는 

2년간 신청자격 제한

 2. 지원 자 의  사용 용 도

  ○ 농업인, 산지조직으로부터 국내산 1차 농산물 직구매 자

   ※ ·보리·가공식품·수산물 제외 (단, 자상거래시 은 지원가능)

 3 . 지원 형 태   사업의 무 량

  ○ 지원형태 : 융자 8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연리 3% 1년 상환

  ○ 사업의무량 : 지원액의 125%이상 직거래 매취

   ※ 지원형태 융자조건 : 연리 3%, 기간 1년

 4. 지원 한 도액  기   배 정

  ○ 지원한도 : 20억원

 5. 표 로 세 스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가 )  사업신 청 단 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통지(1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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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농수 산식품유 통 공 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문지 

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 등에 공고(4월 )

     * 사업공고시는 목 , 신청 차  자격, 신청기간, 수장소 등 상세하게 공지

  사업 상 자

   ○ 신청자격, 심사기 자료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할지사에 제출(5월 )

  나 )  사업자 선정 단 계

  
한 국 농수 산식품유 통 공 사

   ○ 세부 추진계획의 심사기 에 따라 신청단체을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5월말～6월 )

    - 사업 상자 선정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6월말)

  다 )  세 부 계 획 수 립   시행 단 계

  사업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고사로부터 통보받은 최종 확정 지원액과 사업 신청서 

등을 근거로 사업자별 당해연도 사업 추진계획을 보완․시행

  라 )  자 배 정 단 계

  
한 국 농수 산식품유 통 공 사

   ○ 지원 상으로 선정된 단체에 지원할 지원 액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배정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기 의 자 배정 신청을 근거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자 을 배정

  
사업자

  ○ 담보 확보 후 출취 기 에 자  출 신청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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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 지원자격  요건

가공용 수매지원

∘(계열화경 체)밭식량작물산업육성 계열화경 체로 선정되어 정책 보조  

지원을 받는 경 체로서 수매자  신청업체

∘( )국산  는 국산 가루를 원료로 가공품을 직  생산하거나 탁가

공을 통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업체

자 수요 악  
자 배정신청(4～5월)

▶
자 배정(5～6월)

▶

자 교부  
출실행(6～12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할지사)

  마 )  이 행 검단 계

 < 사후 리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 실  검(반기 1회)

    - 사업 이행 상황 검  문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사업 지침에 반

  
한 국 농수 산식품유 통 공 사( 사업 리 주 체 )

  ○ 사업정산  결과 보고(유통공사 → 농식품부)

    - 지원업체의 사업기간 만료 후 사업의무량 이행여부 확인 등 사업실  정산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제 재 >

  
 한 국 농수 산식품유 통 공 사

   ○ 사업정산 결과 사업실 이 사업의무액에 미달시 농산물가격안정기 운용규정' 

제31조에 의거 약  등을 징구

�� 농산물  수 매 지원  사업

 1. 사업 상 자

  ○ (계열화경 체) 밭식량작물산업육성 계열화경 체로 선정되어 정책 보조  지원을 

받는 경 체

  ○ ( )국산  는 국산 가루를 원료로 가공품을 직  생산하거나 탁가공을 통

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업체

 2. 지원 자 격   요 건



- 362 -

 3 . 지원 자 의  사용 용 도

세부사업 지원자 의 사용용도

가공용 수매지원

<계열화경 체>

∘ 지원용도 : 국내산 밭식량작물(콩, 옥수수, 고구마, 감자, 잡곡) 구매

    - 선   : 출하약정을 한 출하선도

    - 매취자  : 지원 상 품목의 원료구입을 한 자

<가공용 >

∘ 가공을 한 국내산 (가루) 구매

 4. 지원 형 태   사업의 무 량

세부사업 지원형태  사업의무량

가공용 수매지원

∘ 지원형태 : 국고융자

∘ 사업의무 : 출 액의 125%이상 수매작물 구매

∘ 지원조건 :  계열화경 체3%, 4%(농업경 체등 생산자 단체3%),

∘ 융자기간 : 1년 이내

 5. 지원 한 도액  기   배 정

세부사업 지원한도액 기

가공용 수매지원
∘( )업체당 연간 30억원 이내

∘(계열화경 체)경 체당 8억원 이내

  ※ 여유자  발생시 과 지원 가능

 6 . 표 로 세 스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가 )  사업신 청   선정

 사업 상자

  < 계 열 화 경 체 >

   ○ ‘15년도 사업 희망 계열화경 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지유통 으

로 사업지원 신청 수

   ○ 신청서류(붙임1) : 사업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년도 수매․ 매( 매처 포함), 공동계산실  증빙자료 1부, 계약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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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약정서) 사본 1부, 사업 참여농가 명부 1부

  < 가 공 용  >

   ○ 가공업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사에 사업신청서  필요서류를 구비

하여 제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계 열 화 경 체 >

   ○ 지원 상 업체에 한 사업이행실 을 평가하여 우선순  부여

     - 년도 수매실   매실 , 당해연도 수매계획, 농가 조직화 등을 평가

하여 상․ ․하  수 으로 구분하고 최고한도 8억원 이내 차등배정

       (* 평가기   배정기  지침은 별도 운 )

     ※ 자 수요(여유자  발생)가 미달시는 평가 생략하고 순 와 계없이 배정

한도 8억원 이내에서 지원

   ○ 상․ ․하  수 으로 구분하여 최고한도 8억원 이내 차등배정

     - 상  30%/8억원,  40%/5억원, 하  30%/3억원 이내 순 에 따라 배정

     ※ 여유자  발생시는 순 와 계없이 배정한도 8억원 이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 가 공 용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에 의거 홈페이지 

게시  지사 공고 등의 방법으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지원 희망업체의 

신청서를 수

      - 신청서류 : 국산 수매지원사업신청서

      - 증빙서류 : 업허가(등록․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 단, 탁가공인 경우 수탁업체에 한 상기 증빙서류와 탁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탁가공계약서 사본 추가

 나 )  세 부 계 획 수 립   시행단 계

  < 계 열 화 경 체  사업시행체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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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자 배정  융자한도

   배정요구

��  사업결과 보고

��  출실행

⑧ 기 여  지 요청

① 기 운용계획수립

⑥ 지출한도배정 요청
���

(�������	�
���)

��	���

�������
(�������	����)

��������
(����������) 

��¡F)

�� !��
(����������)

��  사업결과제출

② 사업시행지침 통지

⑦ 지출한도배정내역 통지

⑨ 기 여

③ 사업지원
   공고

④ 사업
   신청

  < 가 공 용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세부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하고 사업을 시행

 다 )  자 배 정 단 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계 열 화 경 체 >

   ○ 공사는 자 배정업체에 출기한(배정일 는 기 차입일로부터 2개월이내)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으며, 출기한내 미 출시 출포기로 간주하고, 여타 

출 희망업체에 추가 배정

    (자 배정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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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공 용  >

 사업 상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사업 상자로 선정된 자는 한국농수산식품유

통공사와 융자약정  실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선정된 지원 상별 지원 액을 확정하고 농림축산

식품부에 지출한도액 배정 요청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자 배정 신청을 근거로 자  배정

 라 )  이 행 검단 계

  < 사후 리 >

 사업(자 ) 리주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사업(자 ) 리주체는 사업자별로 사업추진  자 출 실행상황을 검

하여 배정계획에 따라 기 출실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 사업(자 ) 리주체는 지원업체의 사업기간 만료 후 사업의무량 이행여부 

확인 등 사업실  정산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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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추진상황 검  사업완료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

공사로부터 정산결과를 제출받아 사업 추진상의 문제  등 보완 조치

  < 제 재 >

 사업(자 ) 리주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사업 리주체는 사업자가 사업의무 미이행 는 부당사용 등의 경우에

「농산물가격안정기 운용규정」제29조 내지 제31조에 의거 출  회수, 

출제한  약 을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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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2년까 지 2013 년 2014년 2015년 2016 년이 후

합  계 16,054 15,930 16,000 16,000 57,998

국  고 8,027 7,965 8,000 8,000 28,999
자부담 8,027 7,965 8,000 8,000 28,999

17  농산물 자 조 지원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원 경 과, 친

환경농업과, 종자생명산업과, 식량산업과과 입니다.

담 당기 담 당과 담 당자 화 번 호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과  장 안 수

서기  신우식

044-201-2211

044-201-222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지유통
  장 신형민

  리 강은겸

061-931-1030

061-931-1034

Ⅰ. 사업개 요

  1. 목

   ○ 생산자단체가 자발 으로 농산물의 소비 진과 품질향상, 수 조  등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품목별 국조직의 규모화를 진하여 시장교섭력을 

확보하기 함

  2. 근 거 법 령

   ○ 농수산자조 의 조성  운용에 한 법률

  3 .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단  : 백만원)

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1. 사업 상 자

   ○「농수산 자조 의 조성  운용에 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의 자조  단체

  2. 지원 자 격   요 건

   가 . 임 의 자 조

   ○ 농림축산식품부장 이 인정한 단체로서 자조 사업을 신청한 년을 기 으

로 다음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국 비 자조 을 납부하는 단체 구성원의 생산량(액) 등의 비율이 30% 이상

      - 국 비 자조 을 납부하는 단체 구성원의 출하량(액) 등의 비율이 30% 이상

  ○ 신규 임의자조  단체는 결성후 3년간 지원하고, 이후 의무자조 으로 미 환시 국고 

지원을 단(임의자조  지원 졸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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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임의자조  단체는 내년부터 향후 3년간(‘17년까지) 지원

         * 유비율을 단할 수 있는 통계수치는 이용 가능한 최근년도 정부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통계 등을 활용(품목특성상 필요시, 지자체 행정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나 . 의 무 자 조

   ○ 농림축산식품부장 이 의무자조 의 설치를 승인한 단체로서 자조 사업을 

신청한 년을 기 으로 다음  어느 하나의 요건을 총족하여야 함

      - 국 생산량(액) 비 자조 을 납부하는 단체 구성원의 생산량(액) 등의 비율이 50% 이상

      - 국 출하량(액) 비 자조 을 납부하는 단체 구성원의 출하량(액) 등의 비율이 50% 이상

         * 유비율을 단할 수 있는 통계수치는 이용 가능한 최근년도 정부  한국농

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통계 등을 활용(품목특성상 필요시, 지자체 행정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3 . 지원 상

   ○ 임 의 자 조  요 건 을  충 족 한 ,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이  임 의 자 조 의  설 치 를 

인 정 한  단 체

   ○ 의 무 자 조  요 건 을  충 족 한 ,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이  의 무 자 조 의  설 치 를 

승 인 한  단 체

  4. 지원 자 의  사용 용 도

    가. 농산물의 소비 진 홍보

    나. 농산업자, 소비자, 납기   수납기  등에 한 교육  정보제공

    다. 농산물의 자율  수  안정, 유통구조 개선  수출활성화 사업

    라. 농산물의 소비 진, 품질  생산성 향상, 안 성 제고 등을 한 사업 

 이와 련된 조사·연구

    마. 자조 사업의 성과에 한 평가

    바. 자조 단체 가입율 제고를 한 교육  홍보

    사. 그 밖에 자조 의 설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의무자조 리 원회 

는 임의자조 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해외연수사업 유의사항

  - 해외연수 실시계획은 사업추진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연수 2개월 까지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품목담당과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품목담당과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각 자조  단체별 사업실  평가  

 결과 A등  해당 단체에 한하여 타당성(연수목 , 인원, 연수내용 등) 검토   

 의견서를 작성, 총 부서에 제출

  - 해외연수 비용은 자조  사업비와 연수 참가자가 자부담으로 조성하되, 연수  

 참가자 자부담이 50% 이상 되어야 함(사무국 직원 1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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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지원 형 태   거 출 형 태

   ○ 자조 단체의 자체 자조  조성액과 국고보조를 1:1 매칭펀드( 응보조)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실  평가 결과에 따라 산 범  내에서 차등 지원

      - 단, 당해연도( 년도 이월액 제외) 자조  자체 조성액이 100백만원 미

만인 경우 다음연도 보조  지원 제외

   ○ 최근 3년간의 총 생산액이 1,000억원 이하인 품목은 지원 제외. 다만, 

1,000억원 이하라도 국 인 수 조  등의 필요성이 있다고 ‘자조   

품목정책 의회’ 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외로 함

   ○ 의무거출 의 한도는 품목별 생산액을 고려하여 농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의 

1천분의 10 이내로 하며, 해당 농산물의 특성상 의무거출 의 산정기  

는 거출한도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 는 의원회 의

결을 거쳐 해당 품목담당과의 승인을 받아 의무거출 의 산정기  는 

거출한도를 변경할 수 있음

     - 거출  규모 산정시 납 인정 비 을 단계 으로 축소

      * 납 인정 비  계획 : (‘14) 100% → (‘15) 50 → (’16) 25 → (‘17) 불인정

   ○ 임의거출 의 한도는 임의자조 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품목담당과의 

승인을 받아 정함

  6 . 지원 한 도액  기   범

   ○ Ⅲ-2 사업승인 단계를 용하여 품목담당부서에서 검토 후 ‘자조   

품목정책 의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담당부서에서 승인

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1. 사업신 청 단 계

 자 조 단 체

   ○ 자조 사업 추진계획서 제출

      - 의무자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농산분야 자조  단체는 다음 회계연도의 

운용계획을 직  회계연도 12월 31일까지 총회 는 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 의 승인을 받아 공시

      - 임의자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단체는 2015년 1월 15일까지 임의

자조 리 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품목담당부서로 제출

      ․ 자조 사업 추진계획 제출시 자조 의 명칭, 자조 의 목   내용, 거출 의 

납부 상자, 거출 의 산정기   납부방법, 거출 의 납부면제기 , 자조 의 

재원확보 방안  운 계획(수입  지출계획*), 2개 이상 품목이 통합된 

경우 자조 의 공동 운  방법  차 등을 포함

         * 지출계획은 농산분야 농수산 자조 의 리  운용요령(‘13.4.11, 농림축산식

품부 고시 제2013-6호)의 제16조(주요항목) 별표에 따라 분류

      ․ 사업계획  산내역은 세부사업별로 구체 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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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계획서 이외에 다음의 련 증빙서류(각 1부)를 첨부

      ․ 최근년도 기 으로 해당 품목의 국 인 생산규모(생산량·생산액·출하량·

출하액  1개 항목)를 확인할 수 있는 객 인 자료

      ․ 해당 품목의 자조  리규정 등

      ․ 보조  지원 실 이 없는 신규 임의자조  단체는 최근 1년간의 자체 자조

 조성  운 실 (증빙서류 첨부)을 검토하여 국고보조 지원

       * 최근 1년간 자체 자조  조성액은 1억원 이상이어야 함(신규 의무자조  단체는 외)

<  출 하 실  산 정 기  >

 · 동조합  법인경 체는 구성원이 출하한 액

 · 자연인이 회원인 생산자사단법인은 회원(자연인)이 납입한 자조 을 납입율

로 나 어 산정한 액

 · 자연인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을 회원으로 하는 생산자사단법인은 자연인

(회원의 구성원)이 납입한 자조 을 납입율로 나 어 산정한 액

 · 동조합 는 법인경 체가 회원인 생산자 사단법인은 회원( 동조합 

는 법인경 체)별 구성원의 생산액을 합한 액

   ○ 자조  조성, 의사결정, 운 방법 등은 농수산자조 의 조성  운용에 한 

법률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고시에 따라 시행

�  2. 사업승 인 단 계

 
농림축산식품부

   ○ 품목담당부서는 동 법률에서 규정한 차에 따라 자조 단체에서 자조 사업 

추진계획을 제출시 사업계획의 정성 여부 검토  신청서류 등을 심사, 

그 결과를 유통정책과에 제출

         * 사업계획 검토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농수산자조 의 조성  운용에 한 

법률의 규정과 부합하는지 여부, 품목산업의 표성  발 가능성, 거출 의 

납부 상자, 거출 의 산정기   납부방법, 거출 의 납부면제기 , 자

조 의 재원확보 방안  운 계획(수입  지출계획), 자조 의 공동 운  방법 

 차 타당성 등을 확인

     - 검토의견 제출시한 : 2015. 1월말

품목담당부서에  

사업계획서 

제출(‘ 15.1.15)

→

검토후  

유통정책과에  

검토의견서 제출

(‘ 15. 1월말)

→

‘ 자조   품목

정책 의회’ 심의

(‘ 15. 2월)

→

사업계획서 

승인

(‘ 15. 2월)

자조 단체

( 계속,  신규)
품목담당부서 유통정책과 품목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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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자조  사업계획서(개조식으로 자율작성)

   ○ 농림축산식품부내 자조 단체 심의를 한 ‘자조   품목정책 의회’를 구성

      - 인원 : 15명 내외

      - 구성 : 식품산업정책실장,  자조회 품목 담당과장, 계기 , 문 원 등

   ○ ‘자조   품목정책 의회’는 자조  조성실 , 집행 등 서류심사 결과  

장심사
*

 결과를 참조하여 자조 단체  정부 산안 지원규모 심의･확정

    * 장심사는 신규 품목에 해 실시(사업총 부서, 품목담당부서)

  3 . 세 부 계 획 수 립   시행 단 계

 농림축산식품부

   ○ 품목 담당부서는 농산물자조  사업의 조기정착  활성화를 하여 품

목산업 발 계획 수립 시 자조 단체의 역할 부여  행정지원과 농가, 련 

단체 등에 극 홍보  조

 자 조 단 체

   ○ 하나의 농산물 품목에는 하나의 자조 을 설치하여야 함.

      - 농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2개 이상 품목을 

통합하거나 하나의 품목을 2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설치 할 수 있음

   ○ 농산물자조 단체는 자조 의 효과 인 운 을 하여 자조 리 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자조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음

      - 자조 사무국은 자조 사업 체를 총 ·취합·보고· 리

      - 당해 연도 자조 단체의 자체 자조  조성액이 5억원 이상 되는 자조  단체는 

연내에 자조 사업을 담할 직원을 채용(사무국 설치)하여 차년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차등 지  상이 될 수 있음

      - 사무국의 효율  운 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무자조 의 

총회 는 임의자조 원회의 의결을 거쳐 2개 이상의 품목을 통합하여 

연합사무국을 둘 수 있음

   ○ 자조 단체는 농수산자조 의 조성  운용에 한 법률  자조 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사업 추진

         * 동 지침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조  리에 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 등 계규정  지침을 수하여 보조  집행 리

   ○ 당해연도 자조  조성액(국고보조  포함)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

성액의 100분의 20,  10억원 미만인 경우는 자조  조성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자조 리 원회  사무요원 등 사무국 운 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음

         * 단, 조성액이 10억원 미만인 단체는 사무국 운 비를 2억원을 과할 수 없음

         * 연합사무국 구성‧설립한 단체에 한하여 공통 추진 필요사업에 해서는 효율  

사업 수행을 해 사업 설계에 한 컨설  비용 지출 허용(품목과와 의하여 

운 경비 제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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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해연도 자조  조성액(국고보조  포함)의 30% 이내에서 산지폐기 등 

해당 품목의 직 인 수 조 을 한 비용으로 사용 가능

         * 고추, 마늘, 양 , 무․배추 품목 자조  단체는 산계정과목(03.유통구조개

선-0330. 유통개선)에 총 사업비의 5～10%(최소 10백만원 이상) 범 내에서 농

업 측정보(월보, 한국농 경제연구원)를 회원에게 매월 배포하여야 함.

   ○ 산변경  지출 액 변경사항에 한 세부내용은 농산물분야 농수산자

조 의 리  운용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의함

   ○ 자조 의 한도  산정기  변경은 품목담당 부서에서 검토 후 승인한 결과를 

사업총 과(유통정책과) 통보

   ○ 의무자조 리 원회는 회계연도마다 자조 의 조성  운용에 한 결산

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3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운용계획서를 직  

회계연도 12월 31일까지 공시하여야 함

  4. 자 배 정 단 계

 자 조 단 체

   ○ 자조 단체는 ｢보조  리에 한 법률｣ 제16조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 제53조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등 차를 이행하여야 함.  단,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하여 집행계획에 하여 보조 을 미리 신청할 수 있음

      -이미 지 한 보조 이 있을 경우 집행실  련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

         * 집행실  확인은 사업자등록소지자의 자필로 서명한 수증 는 세 계산서, 

동인의 융기  자료 등 객 인 사업실 의 증거자료로 하여야 함

   ○ ｢농수산자조 의 조성  운용에 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당해 단체의 

자조  리규정에 의한 구성원이 납부하여 조성한 자조 내역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추어 품목 담당부서에 보조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품목 담당부서는 ｢농수산자조 의 조성  운용에 한 법률 시행령｣ 제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신청의 타당성과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보조  

교부조건을 붙여 당해연도 자조 단체의 자체 자조  조성액에 상당하는 

액의 범  내에서 보조  교부결정  통지

   ○ 보조  교부 시 자조  조성액에 의한 사업실   이미 지 한 보조 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 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자조 단체의 사업계획에 의거 보조 을 우선 지 할 경우 자부담 우선

원칙에 의하여 집행토록 교부조건을 포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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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 행 검  사후 리 단 계

 자 조 단 체

   ○ 자조 단체는 2015. 2. 15까지 품목담당부서에 5년도 자조  집행실   

정산결과(붙임 2, 증빙서류 첨부)를 제출하고, 품목보고서를 작성, 보고하여야 함.

      - 다만, 품목 특성상 계  요인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품목담당부서는 기한 내 가정산 보고 후, 2015. 3월말까지 정산 보고를 하여야 함.

         * 이 경우 자조 단체는 자조  조성액에 해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익년도 

조성액과 구분될 수 있도록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계리하는 등 자

운용의 투명성을 갖추어야 함.

      - 회계처리의 투명성 제고를 해 농산물 증정행사 등에서 제공하는 물품에 하여 

객 인 물량확인을 할 수 있는 검수증 등의 증빙자료에 의거 지출

      - 품목결산보고서는 산업 황  문제 , 자조  사업결과, 발 방향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자조 의 건 한 운용을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 이 지정하는 외부 문

기 (농림축산식품부 인증 농업경 컨설  문업체)으로부터 사업운용  성과 등에 

한 평가를 2년마다 받고 그 평가결과에 한 보고서를 품목담당부서로 제출 

      - 외부 문기 의 평가시행 까지는 사업비 10억 이상(국고보조  포함)을 

운용하는 자조 단체는 3년마다 1회씩 기존 자조 사업 체에 한 

｢ 문기  사업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6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함

         * 외부 문기 의 평가는 농수산자조 법 시행(‘13. 2. 23)이후 2015년 평가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6년 사업에 반

         * 자조 조성액이 5억원 미만인 자조 단체에 한 외부 문기  평가 

용역의뢰는 aT 등을 통해 공동발주 할 수 있음

 한 국 농수 산식품유 통 공 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산지유통  )는 각 자조  단체별 사업추진 결과에 

한 평가를 실시하여 2015. 3. 31까지 사업총 부서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각 단체별로 정부보조 을 지원받은 지 3년이상 되는 단체에 하여 평가를 

실시하되, 2년 이하 단체에 해서는 비평가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 품목 담당부서는 자조 의 조성  운용에 한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자조

단체, 의무자조 리 원회, 임의자조 리 원회, 납기   수납기

에 하여 자조 에 한 업무․회계  재산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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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 자 집행 등 사후 리  검

      - 검 상 : 정부자 을 지원받는 자조 단체

      - 검일정 : 분기별 1회 이상

      - 검반 : 농림축수산식품부(품목 담당부서)

   ○ 품목담당부서는 자조  조성액  국고보조  집행실  등 품목별 검

결과를 사업총 부서에 통보

  6 . 사업평가   환 류 단 계

  《사업평가 》

   ○ 사업별로 인센티  는 패 티를 부여하는 평가를 시행하는지 여부 등

      - 평가원칙, 평가 차, 평가 상, 평가기  등

   ○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 와 패 티에 한 설명

   ○ 자조  사업자 을 지원받은 단체에 해 매년 년도 사업실 을 평가, 

우수 단체는 해외연수 자격 부여, 추가보조  지원 등의 혜택 부여, 부

진단체는 패 티 부과 등을 통해 사업성과 극 화 도모

      - 평가 상은 3년 이상 사업을 시행한 단체에 해 본 평가를 실시하여 

차등지원하고, 2년 이하 단체는 비평가 실시

         * 년도 실 을 평가하여 당년도에 용 ( , ‘14년 사업실 은 ’15년 에 평가 

하여 ‘15년 사업에 용 )

  《환  류 》

   ○ 자 조 단 체 의  사업신 청 액 을  기 으 로  국 고 보 조 을  년도 사 업 실  

평 가 결 과 에  따 라  아 래 와  같 이  등 별 로  차등  배 정 한  후  자조   품

목정책 의회 에 서 심 의 ․ 확정

      - 우수(80  이상) : 자조  조성액의 100% 지원

      - 보통(60  이상, 80  미만) : 자조  조성액의 80% 지원

      - 미흡(60  미만) : 자조  조성액의 60% 지원

                       《국 고 보 조  기  차등 지원  방 법 》

                                                                (단  : %)

구  분 자조  조성액

국고보조 차등지원 
비율

(자조  조성액 비) 비  고(의무(임의))

의무 임의

우수
(80  이상)

100

100 80
￭100백만원 자체 조성
  ⇒ 100(80)백만원 국고지원

보통
(60  이상, 

80  미만)
80 60

￭100백만원 자체 조성
  ⇒ 80(60)백만원 국고지원

미흡
(60  미만)

60 50
￭100백만원 자체 조성
  ⇒ 60(50)백만원 국고지원

 * 2015년까지는 의무자조  기 으로 배정하고, 2016년부터 의무자조 , 임의자조  

구분하여 차등 배정( 산 황에 따라 차등지원비율 변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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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016 년도 사업신 청  수 요 조 사  기타 사항

  1. 2016 년도 사업수 요 조 사

   ○ 2015년도 자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신규 포함)는 품목담당부서에 

사업신청서( 산소요액 악) 제출(2015. 3월말)

      - 제도총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23～4)

      - 채소․특작류 : 농림축산식품부 원 산업과(044-201-2032~3,2238～41)

      - 과수․화훼류 : 농림축산식품부 원 경 과(044-201-2252～3, 2256~62)

      - 친환경농산물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044-201-2439~2440)

      - 육묘 :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044-201-2481∼2)

      -  등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5~1836)

  2. 2016 년도 사업신 청   지원 상 자  선정 안 내

   ○ 2015년도 사업시행지침 내용을 용하여 신청하되, 제도 개선 시 그 내용을 

반 하여 신청  선정

      - 2015년 당해연도 신규자체조성액( 년이월액 제외)이 1억미만인 단체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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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5년이후

ㅇ합  계 64,815 71,415 23,290 23,375 233,750 

 - 보  조

 - 융  자 51,852 57,132 18,632 18,700 187,000

 - 지방비

 - 자부담 12,963 14,283 4,658 4,675 46,750 

18 인 삼‧약 용 작 물 계 열 화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농림축산식품부 원 산업과 입니다.

담 당기 담 당과 담 당자 화 번 호

농림축산식품부 원 산업과

 과  장 최정록  

사무  서 주(인삼)

사무  서수철(약용)

044-201-2231

044-201-2238

044-201-2240

농 앙회 인삼특작부
   장 김정철  

차  장 이경철(인삼)
차  장 이송화(약용)

02-2080-6373
02-2080-6385
02-2080-6331

Ⅰ. 사업개 요

 1. 목   

  ○ 인삼․약용작물을 재배부터 수매․가공․유통까지의 일 시스템 구축지원을 

통해 고품질 청정 인삼․약용작물 공   유통구조 개선, 농가소득 보

  ○ 이력 리가된 안 한 인삼․약용작물의 유통비  확 를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 ‘17년까지 인삼계열화율 30% 달성

 2. 근 거 법 령

  ○ 인삼산업법 제3조

  ○ 「농수산물유통 가격안정에 한법률」 제57조

 3 .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단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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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5년이후

ㅇ계약재배 14,612 21,212 21,227 20,187 201,870

 - 보 조

 - 융 자 11,690 16,970 16,982 16,150 161,500

 - 지방비

 - 자부담 2,922 4,242 4,245 4,037 40,370

ㅇ수매사업 50,203 50,203 2,063 3,188 31,880

 - 보 조

 - 융 자 40,162 40,162 1,650 2,550 25,500 

 - 지방비

 - 자부담 10,041 10,041 413 638 6,380

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1. 사업 상 자

  ○ 정지 리를 포함한 재배과정에 한 이력 리 등을 실시하여 고품질 청

정인삼․약용작물을 생산하고, 이를 수매․가공․유통하려는 생산자단체

(농  등), 농업법인  가공업체(일반업체 포함)

  ○ 인삼종자를 계약․수매․유통하려는 생산자단체(농  등)

 2. 지원 자 격   요 건

  ○ 사업 상자 : 생산자단체(농  등), 농업법인  가공업체(일반업체 포함)

    - 수출실 이 우수한 생산자단체(농  등), 가공업체 등에 해 우선권 부여

    - 백삼제품, 수삼표 규격품 매 실   매 노력도 등을 감안하여 우선

권 부여

    - 약용작물(한약재) 온․가공 등 상품화 시설 보유시 우선지원

  ○ 계약재배 참여농가

    - 인삼(4년근 이상) 는 약용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작목반, 농조합법인

    - GAP인증농가는 계약재배 상 우선권 부여

    - 인삼 자조  단체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자조 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는 

상에서 제외

    - 농약 안 사용 반자, 사업추진 방해자, 년도 약농가, 토양검사(GAP

기 )에 불합격한 농가는 상에서 제외

 3. 지원 상   

  ○ 인삼 ․약용작물 계약․수매 자 , 인삼종자 수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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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원 자 의  사용 용 도

  ○ 계약재배 자

    - 생산자단체(농  등), 농업법인  가공업체 등이 인삼․약용작물 생산농

가와 계약재배를 약정하고 나서 계약 참여 농가에 지 하는 계약자 에 

해 융자 지원

  ○ 수매자

    - 생산자단체(농  등), 농업법인  가공업체 등이 인삼․약용작물 생산농

가와 계약재배한 물량에 해 수매하기 한 자 을 융자 지원

     * 수매  계약 상자(농가)의 생산이력을 포장별로 확인하고, 잔류농약 분석을 실

시한 후 (농약안 사용기  수 확인) 수매. 잔류농약 분석결과 불합격된 농가

의 명단은 불합격 정 즉시 국립농산물품질 리원에 통보해야 함

    - 생산자단체(농  등)가 인삼종자를 농가로부터 계약․수매하기 한 자

을 융자 지원 

 5. 지원 형 태   사업의 무 량( 지원 조 건 )

  ○ 사업비 재원 

   - 농안기  : 인삼 계약재배자 , 인삼종자수매자 , 약용작물 계약  수매자  

   - 농어 구조개선특별회계(이차보 ) : 인삼 수매자

     * 인삼 수매자 은 농 은행 이차보  자 으로 융자지원

  ○ 사업주  기  : 농 앙회

  ○ 사업비 조성 비율 : 농 (국고융자 80%, 자부담(농 앙회 10, 농  10))

                        일반업체(국고융자 80%, 자부담 20)

    < 일반업체 사업참여 방법 >

    - 계약재배 상농가는 업체 자체선정 는 농 에서 추천한 농가와 업체간 

계약을 체결하고 농 이 이를 확인(계약재배 자 은 국고 80% 지원)

    - 수확기 도래시 농가․업체․농 은 시장가격 등을 감안하여 수매가를 결

정한 후 량 수매

  ○ 계약재배

    - 계약주체(사업 상자) : 생산자단체(농  등), 농업법인  가공업체

    - 계약 상 : 인삼(4년근 이상)  약용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작목반, 농

조합법인

    - 계약체결 : 계약주체는 계약 상 농가의 재배포장을 확인 후 7월31일까지 

계약 완료

     * 인삼의 경우 계약조건에 농약잔류기 을 식약처장이 고시한 농약잔류기  이내로 설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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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재배 자 지원

     ․ 지원규모 : (인삼) 15,800백만원, (약용작물) 350백만원 

     ․ 지원시기 : 계약체결시

     ․ 지원조건 : (인삼) 5년거치 일시상환(무이자)이나, 연근에 따라 계약자  

지원시부터 수확시까지로 함

                  (약용작물) 1년거치 일시상환(무이자)

    - 사업 상자의 의무

     ․ 계약 상자(농가)는 농약안 사용기 을 수하고 계약포장별로 수매

까지 재배이력 리

     ․ 계약주체(사업 상자)는 계약 상자별·포장별로 농약안 사용 교육  

지도를 실시하고 농약 등 재배이력 리실태 확인

       * 일반업체와 계약한 농가에 한 농약안 사용 교육은 농 에 탁교육 가능

  ○ 수매사업  매

    <인삼  약용작물 수매>

    - 수매 상 : 계약 상자의 계약물량 수매

    - 지원조건 : (인삼) 5년거치 일시상환(연리 3%) * 농 은행 이차보  자

                 (약용작물) 1년거치 일시상환(연리 3%)

    - 지원규모 : (인삼) 37,400백만원, (약용) 1,550백만원

    - 수매조건 : 수매  계약 상자(농가)의 생산이력을 포장별로 확인하고 잔

류농약분석을 실시한 후 수매

      * 안 성 부 합품 발생농가에 해서는 수매 상에서 제외하고 계약재배자  

회수(계약자  지원 기간에 하여는 약  부과 징수)

    - 수매기간 : 연

    - 자 지원 : 농 앙회장은 수매하기  사업 상조직의 수매계획  회

운용 자 규모 등을 감안하여 자 지원

     ․ 농 앙회는 수매물량 매 후 회수자 에 한 운용지침 수립  자

리

     ․ 농 은 수매물량 매 후 회수자 을 지원기간 내에서 수매자 으로 회

운용하고 동 자 을 수매자 으로 활용하지 않을 경우는 농 앙회

에 상환

     ․ 일반업체는 수매물량 매 후 회수한 자 에 해 수매자 으로 회 운

용하는 신 수매자 의 20%를 익년도 부터 매년 12월 20일과 최종 상

환일에 농 앙회 상환 

    - 수매정산 : 수매자 은 수매시 액 지 하되, 수매 액에서 계약재배 지

원액을 차감하여 지

    - 수매물량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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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매물량은 사업 상자가 수삼 는 가공하여 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출업체가 수출원료용으로 구매를 희망할 경우에는 사  약 

등을 통해 우선 매

    - 수매실 보고 : 사업 상자는 당해 년도 수매실 을 12.15일까지 농

앙회에 보고

    <인삼종자 수매>

    - 수매 상 : 농가와 인삼 종자생산․공 에 해 계약한 물량에 해 수매

    - 지원조건 : 1년거치 일시상환(무이자)

    - 지원규모 : 1,000백만원

    - 수매조건 : 사 에 계약하지 않은 물량이나 계약량을 과한 물량은 수매

에서 제외

    - 수매시기 : 매년 7 ～ 8월

    - 자 지원 : 농 앙회장은 수매하기  사업 상자(농  등)의 수매계획 

등을 검토하여 수매자  배분

    - 수매물량의 처리

     ․ 사업 상자들은 인삼종자 수매물량을 국내의 인삼 재배 농가에 매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 품질표시를 용기

나 포장에 표시하여 매하여야 함

     ․ 사업 상자들은 종자 수매  매내역을 수기 는 산으로 기록하여

야 하며, 해당 기록을 사업종료 후 1년간 보 해야 함

     - 실 보고 : 사업 상자는 당해연도 수매실 을 9.15일까지 농 앙회에 

보고

 6 . 지원 한 도액  기   범

  ○ 계약재배 : (인삼) 10a당 3,150천원

                (약용작물) 계약재배 액의 20%～50% 범 내에서 지

  ○ 수매단가 : (인삼) 연근별·등 별로 최근 3년간 농가 매가격을 기 으로 

계약 상자(농가)와 의하여 결정

                (약용작물) 최근 3년간 농가 매가격을 기 으로 계약 상자

(농가)와 의하여 결정

                (인삼종자) 계약 상자(농가)와 의하여 결정 

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1. 사업신 청 단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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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세 부 운 계 획  수 립 ( 농 앙 회 )

  ○ 당해년도 사업시행지침  산계획을 바탕으로 농 앙회에서 인삼․약

용작물계열화사업 세부운 지침을 수립(종자 탁생산 계획 포함)하여 농

앙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당해년 2월)

  나 . 계 약 재 배  신 청 ( 농업인 )

  ○ 사업 상자(생산자단체(농  등), 농업법인  가공업체)는 사업 세부운

지침에 따라 계약 상자(농가)에게 계약재배 신청 홍보

  ○ 계약재배를 희망하는 인삼재배농가는 인삼경작 신고시(인삼산업법 제4조) 

는 계약재배를 하고자 하는 때( 정지 리단계 등)에 사업 상자에게 

「인삼 계약재배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별지 1호 서식)

    - 업체가 특정 농 에 계약재배 사업을 탁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농 에 

수매 희망물량을 의․신청

  ○ 약용작물 재배농가는 「약용작물 계약재배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별지

2호 서식)

  ○ 인삼종자를 생산․출하 하고자 하는 농가는 「인삼종자생산계획서」를 작

성하여 신청(별지3호 서식)

 2. 사업자  선정 단 계

  가 . 사업 상 자  선정

  ○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 세부운 지침에 따라 계약재배 상농가 선정

    - 「농어업경 체 육성  지원에 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 정보

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 한해 선정하고, 인삼 자조 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는 상에서 제외

  ○ 사업 상자 등은 동 지침과 농가신청 결과를 검토한 후 수매능력 범  내

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년도 3.15일까지 농 앙회에 제출

    - 사업농 은 계약재배 참여농가의 신청면 을 농 자체 계약분과 업체의 

계약사업 탁분을 구분하여 농 앙회에 제출

    - 농 앙회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 상자를 확정

     * 약용작물 일반업체는 해당지역 농 앙회 시․군지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 가능

  ○ 자체 으로 계약  수매를 희망하는 업체는 동 지침과 농가신청 결과를 

검토한 후 업체의 수매능력 범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3.15일까지 

농 앙회로 제출

  ○ 사업 상자 등은 농가의 인삼종자 생산계획을 검토한 후 수매능력 범  내

에서 농가와 인삼종자 탁 생산 약정을 체결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3.15일

까지 농 앙회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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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세 부 계 획 수 립   시행 단 계

  가 . 사업  자 리  주 체 ( 농 앙 회 )

  ○ 농 앙회는 농 ․가공업체 등에 세부운 계획을 수립하여 2.28일까지 

시달

  ○ 농 앙회는 농 ․가공업체 등의 사업계획에 해 신청물량, 년의 사

업실 , 재배규모  생산량, 사업평가결과 등을 종합 으로 검토하여 사업

량 확정

 4. 자 배 정 단 계

  가 . 자 리  주 체 ( 농 앙 회 )

  ○ 자 배정 요구

    - 자 의 효율  배분을 해 월별 소요자 을 정확히 악한 후 사용 정

월의 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자 배정을 요구

  ○ 사업비 지원

    - 농 앙회는 사업 상자의 확정된 계약․수매계획에 따라 자 을 배정

    - 농 ․가공업체 등은 계약재배자 을 계약 상자의 재배포장을 7.31일까

지 확인하고 지원

    - 농 앙회는 농   업체별 계약재배자  지원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농  는 업체간 자  수배 조치

 5. 이 행 검단 계

  가 . 사업 리 주 체 ( 농림축산식품부 ,  농 앙 회 )

 《사후 리 》

   ○ 사후 리 책임자 : 농림축산식품부, 농 앙회장

   ○ 농 앙회장은 사업농 의 사업추진상황  자 리, 지원조건 이행여

부에 한 지도․감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다만, 일반업체에 한 사후 리는 농 앙회가 계획(안)을 수립하여 농

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면, 농림축산식품부가 계획을 확정하여 농 앙

회와 공동으로 시행

     - 사후 리를 해 장조사 등에 필요시 지자체(시․도, 시․군)가 조

 《사업자   운 용 수 익 의  리 》

   ○ 농 앙회장은 농 에서 상환한 수매자  등 사업 기 자 을 별도 계정

으로 리하되 연간 사용계획  년도 사용실 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

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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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 앙회장은 사업 상자로부터 징수한 약 과 사업 기자 (계약재

배자 , 수매자 )의 운용수익을 충당  계정에 립해야 함

   ○ 농 은 농 앙회장이 정하는 사업 기자 (수매자 )의 운용수익을 충

당  계정에 립해야 함

   ○ 충당  계정 립 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사업추진을 한 최소한의 융기  취 수수료

    ․사업추진  사업활성화에 소요되는 비용( 산개발  보 비, 교육ㆍ홍

보비, 수매물의 매 진비, 사업손실보 비용 등)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안 성 분석비 등 행정비

    ․농림축산식품부장 이 별도 지정하는 사업

   ○ 농 앙회장은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자   운용수익 의 효율 인 

리를 하여 자 운용지침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함

 6 . 사업평가   환 류 단 계

  가 . 사업평가

  ○ 평가원칙, 평가 차  방법은 농 앙회장이 정하여 시행

  ○ 평가결과는 익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나 . 사업우 수 농  인 센 티   부 진 농  등 에  한  제 재

   ○ 사업우수농  : 평가결과 우수농 에 해서는 계약재배자   기자  

충당  우선지원

   ○ 사업부진농  : 사업실 이 부진하거나 사업자 의 목 외 사용 농  등 

평가결과 부진농 은 계약재배자   기자  충당  

지원을 제외하거나 감액

   ○ 계약 미이행자 : 계약물량의 수매기피  안 성 부 합품 발생농가에 

해서는 지원자  회수  약  징수

Ⅳ. 2016 년도 사업신 청  수 요 조 사  기타 사항

 1. 2016 년도 사업수 요 조 사

   ○ 농 앙회장은 사업 상업체별 ‘16년 사업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를 농식품부로 제출(’15.6월말) 

 2. 2016 년도 사업신 청   지원 상 자  선정 안 내

   ○ 2015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용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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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첨 단 온 실 신 축지원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농림축산식품부 원 경 과 입니다.

담 당기 담 당과 담 당자 화 번 호

농림축산식품부 원 경 과
과  장 이 식 
사무  나인지

044-201-2251
044-201-2256

Ⅰ. 사업개 요

 1. 사업목

  ○ 첨단온실 신축  개축에 한 략  지원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안정 인 수출  물가안정을 한 공 기반 구축

 2. 근 거 법 령

  ○「자유무역 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한 특별법」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한 지원)

  ○「농어업 경 체 육성  지원에 한 법률」제10조(후계농어업경 인의 선정‧지원)

 3 .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단  : 백만원)

구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합계 - 150,000 150,000 100,000 200,000
국고 - - - - -
융자 - 150,000 150,000 100,000 200,000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

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1. 사업 상 자

  ○ 일반유형 : 온실을 신축  개축하여 채소‧화훼 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 체 육성  지원에 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 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단, 소비자 매 등 농업인과 직 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의 경우 지원 상에서 제외

  ○ 지자체 개발유형 : 일반유형 상자  일정요건을 갖춘 귀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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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 자 격   요 건

<  우선지원  상  >

 ▪농식품부 장 이 지정한 수출 목 의 원 문생산단지(채소‧화훼) 소속의 농업인‧농업법인

 ▪APC, 농 , 농업법인에 소속되어 그 조직과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 는 출하권 

임계약을 체결한 실 이 있는 농업인

 ▪수출 실 이 있거나, 국내 유통업체와 계약재배 실 이 있는 농업인‧농업법인

 ▪기존 온실을 경 하면서 추가 으로 온실을 신축하여 규모화를 도모하는 농업인‧농업법인

 ▪출하실 이 높은 농업법인 소속의 농업인

 ▪‘농업에 지이용효율화사업’을 통해 지열 냉난방 시설  목재펠릿 난방기 등 신재생

에 지 설비를 설치할 정인 농업인‧농업법인

  - 다만, ‘목재펠릿난방기’는 자동화비닐온실을 신축하려는 사업 상자에 한함 

 ▪시‧도지사 지정 “색깔있는 마을”에 포함되어 온실을 신축할 정인 농업인‧농업법인

 ▪우수농산물인증(GAP)을 받은 농업인‧농업법인

 ▪농업‧농  자발  온실가스 감축사업, 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에 참여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시‧도지사는  우선지원 요건  사업자 선정기 을 토 로 사업 상자 선정

  ○「농어업경 체 육성  지원에 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귀농업인

  ○ 사업 부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 잔여기간이 철골(유리, 경질 )온실은 15년 이상, 

자동화비닐온실은 10년 이상이어야 함

    * 단, 귀농업인이 자동화비닐온실을 신축하는 경우 농지 임차 잔여기간은 5년 이상

<  귀농업인 자격조건(모든조건 충족) >

 ▪농어  이외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  농업인이 되기 하여 농 으로 
이주한 사람(농어업․농어   식품산업기본법 제29조의2 귀농어업인의 육성)

  - 농 이외 지역에서 타 산업분야에 종사하 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 농업에 직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사업신청일 에 세 주가 가족과 함께 농 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단독세  가능)

  - 농 지역 입일을 기 으로 1년 이상 농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귀농업인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함), 농 진흥청, 지자체 주  귀농
교육 3주( 는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기타 민간단체 등에서 받은 일반 농업교육 실  포함
  - 농종사 3개월 이상인자, 농업계 학교 출신자, 후계농업인, 농업인턴(3월 이상) 

이수자는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온실에서의 작물재배 경험(1년 이상)을 객 으로 입증할 수 있거나, 시장․군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련 농교육  기술이  등을 통해 해당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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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외  상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는 자기자본이 1천

억원 이상인 법인

 ▪ 의 기업진단 는 법인이 지분확보․임원겸임 등을 통해 실질 으로 소유․경 권을 

가지고 있는 농업법인

   - 해당법인의 지분을 30%이상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이거나 경 에 하여 지배 인 

향력( 표이사 선임, 주요 의사결정 행사, 상호간 인사교류 등)을 행사

 ▪ 융기 의 연체 인 자 는 산 등으로 법 인 면책을 받아 회생 인 자

 ▪ 국은행연합회의「신용정보 리규약」에 따라 연체, 변제․ 지 , 부도, 련인, 

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융기 의 출(보증)한도 과로 더 이상 출이 어려운 자

 ▪허  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을 받거나, 출자 을 목 이외 용도로 사용한 자

3 . 지원 상

  ○ 다음을 포함한 철골(유리, 경질 )온실, 자동화비닐온실

   - 온실 내의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시설복합환경 제어시설, 에 지 

감형 냉난방 보온시설, 자동개폐기, 제습기, 보 시설, 수시설, 기시설, 

무인방제기, 정  빗물을 활용할 수 있는 단순 용수 공 시설, 온실용 

제설장치, 이산화탄소 발생기, 유황훈증기, 벤치시설, 자동살수장치, 유동팬, 

환기팬, 측고인상시공, 천창환기장치 등

    * 지원 상 기계‧장비는 한국농기계공업 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 사용

  ○ 온실 신축  개축과 련하여 필수 인 구축물로 연면  300㎡ 이하의 

건축물(단, 보일러실, 히트펌 실, 양액실, 제어실 용도로 신축하는 것에 한함)

  ○ ICT 융복합형 종합제어시스템 지원(농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 실 사  의 필요)

  ○ 지원시설과 련하여 본 지침에 구체 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

목 ,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시‧도지사가 검토‧결정하여 시행

   ※ 신재생에 지시설(지열‧지 열냉난방, 폐열재이용, 목재펠릿난방기)은 ‘농업에 지

이용효율화사업’ 을 통해 지원

<  지원제외  상  >

 ▪토지구입  부지조성 비용, 정 이외 용수공 시설, 시설‧장비 임차료, 기인입시 

기본거리(200m) 과분

 ▪단동형  이동형 온실은 원칙 으로 제외

  - 단, 연동형 온실보다 단동형 온실이 합한 품목( 시 : 수박‧멜론 등)의 재배 시설은 

시‧도지사(시장‧군수)가 종합  검토하여 지원 여부 결정

 ▪ 기‧유류‧가스 냉난방기, 농기계(트랙터, SS분무기, 취기 등), 온유통 차량, 

소모성 자재 등 사업목 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장비 등

 ▪부가가치세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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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원 자 의  사용 용 도

  ○ 수출 는 가격안정을 목 으로 하는 온실 신축  개축 비용에 한 융자지원

 5. 지원 형 태   사업 의 무 량

  ○ 국고재원 : 농어 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회계)

  ○ 지원형태 : 국고융자 100%(융자 은 지방비로 체 가능)

신청규모 온실유형 융자 리 상환기간

일반
유형

2ha 이하
철골온실

1%
5년거치 10년상환

비닐온실 3년거치  7년상환

2ha 과 ～ 3ha 이하
철골온실

2%
5년거치 10년상환

3ha 과 3%

지자체 
개발유형

* 3ha 과 철골온실 2% 5년거치 10년상환
  

  ○ 출취 기  : 농 은행(농‧축  포함)

  ○ 사업주 기  : 시장‧군수

 6 . 지원 한 도액  기   범

  ○ 기  단가(1ha 기 ) : 철골온실 3,000백만원, 비닐온실 750백만원

   ※ 기성고( 공) 확인서 상의 실제 집행 액에 하여 융자 지원

  ○ 지원범

   - 철골온실 : 사업 상자별 0.5ha이상 ～ 5ha까지

   - 자동화비닐온실 : 사업자별 0.2ha이상 ～ 2ha까지

    * 일반유형의 자동화비닐온실의 경우 귀농업인은 661㎡ 이상부터 지원 가능

    * 온실 개축지원 면 제한 없음

  ○ 사업 상자가 온실면 을 분할하여 신청하는 경우 총 합산면 을 기 으로 

해당 리 용

   - 시‧군을 달리하여 분할‧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시‧도에서, 시‧도를 달리하여 

분할‧신청하는 경우는 농식품부에서 확인 통지하여 해당 리 용

  ○ 지침에 제시한 지원단가는 시 기 으로 사업집행 시에는 실 단가를 용하되, 

사업주 기 장 책임 하에 철 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 서, 원가

계산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거쳐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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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1. 사업신 청 단 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계기  사업시행지침 시달(‘14.12월)

  시· 도

   ○ 사업지침  기본계획을 시‧군에 시달(‘14.12월)

   ○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 상자의 구비서류  신용조사서 등을 토 로 사업

상자의 격여부, 구비서류의 정확성, 실행가능성 등을 검토 후 수요신청서

작성  농식품부 제출(‘15.1월)

  시· 군

   ○ 시설원 (채소·화훼) 농업인‧농업법인 상 사업계획, 신청방법 등 안내

   ○ 사업 상자가 제출한 구비서류를 토 로 사업 상자의 격 여부, 구비서류의 

정확성 등을 검토 후, 시‧도지사에게 사업신청

   ○ 사업신청 시 신용조사서를 출취 기 으로부터 발 받아 사업신청서와 

함께 제출

  출 취 기  :  농 은 행( 농‧축 )

   ○ 사업 상자 신용조사서 발 신청 시 반드시 ‘융자가능액’을 기재하여 신용

조사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별지 제4호 서식) 발

  사업 상 자

   ○ 사업 상자는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의 자문을 받아 사업신청서

(별지 서식), 사업시행계획서, 출신청자료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15.1월)

<  사업시행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본 사업시행지침상 지원요건, 담보능력, 지역별 작목특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되, 

사업비 산출근거(견 서, 원가계산서 등)  사업비 수지 산서 첨부

  - 견 서 : 각 공종별로 2개 이상의 시공업체로부터 받은 자료 제출

 ▪기 설치된 철골(유리‧경질 )온실, 비닐온실 면 , 자 조달계획, 수출실 ‧계획 등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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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자  선정 단 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별 사업수요, 그 동안의 지원성과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지원 산 확정‧통지(‘15.1월)

     * 시‧도 검을 통해 증빙자료  평가 객 성 미비시 당해 연도  다음해 사업 산(량) 감액 조치

  시· 도

   ○ 확정 된 산범  내에서 본 시행지침상의 우선지원 요건  사업자 선정

기 표를 토 로 우선순 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반 한 사업 상자 선정

결과의 시‧군 통지  농식품부 제출(’15.1월)

     * 30% 범  내에서 비 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자가 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이 지연되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비 상자 는 신규 상자로 체

    - 사업 상자 평가시 농정심의회 등을 활용하여 사업취지  목 에 맞지 않는 

것으로 단되는 신청자는 사업 상자에서 제외

     * ( 시) 농업 이외의 별도 업  직업이 있는 공무원  련단체 임직원 등

   ○ 사업목 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상자는 지원 상에서 제외

 3 . 세 부 계 획 수 립   시행 단 계

  시· 군

   ○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서  실시 설계도서 등 격 여부 검토‧승인

    - 필요할 경우 한국농어 공사에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서  실시 설계

도서의 격 여부 검토 요청(한국농어 공사에 공사감리 의뢰한 경우에 한 함)

    - 한국농어 공사가 사업자의 사업시행계획서  실시 설계도서 보완 는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타당성 확인 후 사업자와 의를 거쳐 이를 반 한 후 승인

  한 국 농어 공 사,  농 진 흥 청

   ○ 한국농어 공사는 시장‧군수로부터 사업시행계획서  실시 설계도서의 검토를 

의뢰 받은 경우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검토의견서 제출

    - 사업시행계획서  실시 설계도서의 설계내역, 도면 등의 기술  타당성, 

융자계획 비 설계 물량의 정성 등 검토

    - 시장‧군수로부터 보완된 사업시행계획서  실시 설계도서에 하여 재검토 

의뢰를 받은 경우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검토의견서 제출

   ○ 한국농어 공사는 농 진흥청과 의를 통해 최근 기술동향을 반 하여 온실

구조설계기  개정  설계도서 작성기 , 자재단가 정립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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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시행계획  >

 1) 사업착수

  ○ 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사업시행계획서  실시 설계도서가 승인되면, 즉시 사업

자에게 지원계획, 출방법 등을 통지하고 사업을 착수하도록 함

 2) 설계‧시공‧감리

  ○ 사업자는 온실의 설계‧시공‧감리 시 다음과 같이 제시된 기 에 따라 추진

  ○ 철골(유리‧경질 )온실은 기술사법에 등록된 문업체의 구조해석을 받아 지역‧

작물 특성, 안 성, 실용성이 높은 시설로 설계‧시공

  ○ 철골온실‧자동화비닐온실은 한국농어 공사 는「건설산업기본법」등 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유자격자
* 가 감리를 의뢰하여 시행

    * 유자격자 : 건축사 사무소 등록,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등을 필한 업체

    * 단, 감리 업체는 설계‧시공 업체와 별도 구분하여 선정

    * 원 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등 별도의 구조해석을 실시하지 않고 시공하는 비닐온실의 

경우 필요시 시‧군에서 자동화비닐온실의 감리 차에 하여 감리 시행

  ○ 공사감리자가 확정되면 시‧군 업무 담당자의 입회하에 사업자, 공사감리자 간에 

공사감리 용역계약 체결

  ○ 감리시행자는 공 후 감리보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 자동화비닐온실은「원 특작시설 내재해형 기 (농식품 고시 제2014-78호)에 의한 설계도를 

활용하거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는「기술사법」에 등록된 문업체의 구조해석을 

받아 “지역별 내재해 설계강도( 설심, 풍속) 기 ”이상의 시설을 설치

    * 시설골조(서까래, 지주, 방 등) 자재는 KSD3760의 비닐온실 구조용 강 (SPVHS, 

SPVHS-AZ) 는 국가공인시험검사기 에서 발행한 시험성 서에 따라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이 (단, 치수 허용차  기계  성질은 KSD 3760에 용) 사용

     - KS비닐온실용 도 강  식별법 : 강  표면에 힌 검정색 마크 확인

  사업 상 자

   ○「건설기술 리법」등 련 법률을 수하고, 사업신청 시 제출한 사업시행

계획서를 토 로 유자격자
*

를 통해 실시 설계도서 작성 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공사발주 진행

   -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동일 차에 따라 승인 후 사업진행( 출  

지 을 한 기성고 확인 기 으로 정확한 작설 필요)

   ○ 설계  도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건설산업기본법」등 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유자격자를 통해 설계  시공

    * 유자격자 : 건축사 사무소 등록,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등을 필한 업체

   ○ 출  지원 신청서류 제출 시 시장‧군수의 기성고( 공) 확인서를 증빙

서류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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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종류) (KS마크규격) (직경*두께) (제조자)

SPVHS KSD 3760 25.4*1.5 ㅇㅇㅇㅇ

     - 국가공인시험검사기 (산업표 화법상 시험검사기 )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계 기시험연구원

     - KS D 3760 비닐온실 도 강  합격기 ( 시) : (인장강도) 400N/㎟이상, (항복강도) 

295N/㎟이상, ( 이  외경 허용오차) +0.5mm, ( 이  두께 허용오차) 1.6mm미만 

+0.13mm, 1.6mm이상 +0.17mm, (아연부착량) 양면기  300g/㎡이상, (굽힘시험결과) 

90°로 굽 서 균열이 생기  거나 이음매가 떨어지지 않음, (기타조건) 생략

     - 이 는 사후 리를 해 한국농기계공업 동조합 품질보증 제품 사용

  ○ 설계‧감리‧사업 리비는 다음 요율기 을 용              

     

(단  : %)
     상 액
구분

10
억원

20
억원

50
억원

100
억원

200
억원

500
억원

1,000
억원

2,000
억원

설계 1.84 1.74 1.59 1.47 1.36 1.22 1.12 1.03 
공사감리 1.66 1.53 1.45 1.41 1.37 1.35 1.34 1.32 
사업 리 0.51 0.47 0.43 0.40 0.37 0.33 0.31 0.29 

    * 설계‧사업 리비 요율은「농어 정비법」상 기반시설 측량‧설계기 의 30%, 

공사감리비는 엔지니어링사업 가 기 을 각각 용

    * 요율산정을 한 상 액은 순공사비+지 자재비 용(부가가치세, 용지매수비는 제외)

     - 자동화비닐온실 설계‧감리비는  요율기 의 70%를 용

     - 공정육묘장의 설계‧감리비는  요율기 과 동일하게 용

     - 사업 리비는 시장‧군수가 단지별 설계․감리 상 주요시설 사업비를 기 으로 

하여 산출한 요율기  리비 범  내에서 편성 운 할 수 있음

    * 설계·사업 리비는 사업신청 시 제출한 사업비 수지 산서를 기 으로 산정하고, 

감리비는 실시설계서의 공사원가계산서를 기 으로 산정하며, 상액 간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으로 산정

    * 공사감리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사업자가 추가로 요구하는 업무에 

하여는 계법령(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용하고, 

감리 완료 후 실제 소요된 비용에 하여 실비 정산 처리

     

구분 공사 착수 공사 착수 후

업무
․ 시공계획  공정표 검토
․ 시공도 검토
․ 내역서, 구조  수리계산서 검토

․ 시험성과표 검토
․ 공정  기성고 사정
․ 기성도  공도 검토

  ○ 도 공사 시행 시「건설산업기본법」 계규정에 의거 등록된 문건설업체(온실

시공능력평가 공시업체)를 통해 시공

  ○ 정은「지하수법」, 비상발 기 등 기시설은「 기공사업법」등 계규정에 

따라 설계‧시공‧ 리

 3) 자재구입  시공 시 유의사항

  ○ 시장‧군수는 자재의 규격화‧국산화 진  “통합 사후 리서비스(A/S망)”구축 



- 395 -

등을 해 철골, 유리, 철재 이 , 알루미늄바 등 주요 시설자재의 공동구매 장려

   - 작업공정상 문기술을 요하는 경우는 문업체를 통해 시공

   - 시장‧군수가 시공업체를 선정‧계약시에는 사업자를 입회시켜야 하며, 응찰  

낙찰업체 공개

 4) 사업계획 변경 차

  ○ 시장‧군수는 사업목 과 지원기  범  내에서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고 그 결과(사유서 포함)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농어 공사에 공사감리를 의뢰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변경 사업시행계획서  실시 설계도서의 격 

여부 검토, 사업시행과정 검 등을 한국농어 공사에 요청 할 수 있음

   - 한국농어 공사는 시장․군수로부터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서와 실시 설계도서에 

한 검토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서 제출

   - 변경이 필요한 사업계획 부분에 하여 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며, 기성고 확인  출 을 지  할 수 없음

    ※ 변경 승인을 득하지 않은 부분의 기성고 확인 불가

 5) 사업자의 신고의무

  ○ 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하 거나 종료, 폐지, 사업의 명칭 는 주소 변경, 사업시행

주체의 해산 는 산하 을 경우 즉시 시장‧군수에게 신고

 

 4. 자 배 정 단 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사업자  신청을 근거로 출취  기 에 소요자  한도액 배정

  시· 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매월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융자  실수요액을 사용 

정 월 15일까지 농식품부에 자 배정 요구

   ○ 시장‧군수는 원활한 융자  출을 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농어 공

사에 기성고( 공) 확인 지원  공검사 실시를 한 기술지원 등을 요청(한국

농어 공사에 공사감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도 요청 가능)

    - 한국농어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사업비 집행실  확인서 등을 참고하여 기성고

( 공) 실 의 사업시행지침  증빙요건(사업등록자가 작성한 수증 는 세

계산서 등) 여부 확인 후 기성고( 공) 확인서 발 (증빙자료 첨부)   출취

기  통지(사업실  범  내에서 출실행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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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군수는 제반 내용에 있어 허 사실이 발견되거나 사업계획의 임의 변경 는 

지, 실 확인을 한 검사 거부 등 지원 목 에 배되는 경우 사업 취소 등 조치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 집행 련 사항은「보조  리에 한 

법률」등 련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등 차 이행

  농 은 행( 농‧축 )

   ○ 농식품부에서 통지한 자 배정 한도 내에서 출기 에 자 을 여

   ○ 사업자  출을 실행할 때에는 시장‧군수로부터 통지된 사업 기성고( 공) 

확인서와 사업자의 신용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출

    - 매월 10일까지 월 말일 기 으로 시‧도별 융자  출실 을 농식품부로 제출

   ○ 온실 공 후 융자 으로 사업비 정산 시 공사비와 감리용역비 출을 동시에 실

행하여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각각 지

     * 사업자로부터 지 에 한 동의를 받아 재화 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  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에게 지 할 때에는 재화 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을 지 한 사실이 확인될 때 지  가능

  한 국 농어 공 사

   ○ 시장‧군수로부터 융자실행  기성고( 공) 확인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승인 

도서에 따른 사용자재, 구조물 규격, 품질시험  성과 등을 확인하여 사업비 

집행실  확인서를 7일 이내에 제출

   ○ 시장‧군수로부터 공검사 실시를 한 기술지원 등을 요청 받은 때에는 공 

도서에 의한 사업비 집행확인서와 정산서 검토 등 시‧군의 공검사 지원

  사업 상 자

   ○ 융자  지원 신청을 하 을 경우, 2개월 이내 출 실행을 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 사업 이월시 12월 15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신청

    - 이월 승인시 다음해 6월말까지 출 실행을 하여야 하며,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 차, 담보물권 확보, 출서류의 비 등으로 출기한 재연장

(8월말까지)의 소지가 있는 경우, 6월 15일까지 시‧군에 재연장 신청

 5. 이 행 검단 계

  가 . 사후 리

   ○ 사업 상자는 시설의 효율  운 리를 해 선량한 리자의 의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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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 검시기 : 분기별 1회 이상 지자체  계기 과 합동으로 사업추진실태 검

   ○ 검내용  방법 : 사업계획 이행, 추진상황 등을 장 검  서면평가

    - 일정규모(10억원) 이상 사업자 집 리(추진상황, 애로사항 수렴 등)

   ○ 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추진 상 미비  등 보완조치 등

  시· 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 실 을 분기별 1회 이상 검하고,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이행

   ○ 시장‧군수는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한 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시 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계 문기 의 기술지원 요청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사업비(융자 )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다음해 3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나 . 제 재   처 벌 내 용

  시· 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사업 실 부진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 

확인 시 융자  회수  지원 축소 등 조치

   ○ 융자 의 부당사용 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사업 상자에 지 된 국고융

자  액 는 일부를 환수하고, 련규정에 따라서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 제한 조치 후 농식품부 보고

     * 업체와 연 된 부당사용의 경우는 업체도 해당 규정을 용하여 농림사업 참여 제한 조치  

  농 은 행( 농‧축 )

  ○ 사업 상자가 출 의 목  외 사용, 허 자료 제출, 계규정 반 등 출  

부당 사용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농 은행(농‧축  포함) 여신 리규정 등을 

용하여 당해 액을 회수 조치하고 농식품부  시‧도지사(시장‧군수)에게 통보

  사업 상 자

   ○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농가  농업인들의 장교육장으로 활용

   ○ 해당 시‧군에서 지원시설 운 황‧효과 등에 한 자료 요청시 충실히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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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016 년도 사업신 청  수 요 조 사  기타 사항

 1. 2016 년도 사업수 요 조 사

  ○ 시·도지사는 2016년도 추진사업에 한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15.2월)

  ○ 농식품부는 시·도 수요조사 결과를 기 로 2016년도 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제출

  ○ 사업 상자는 ‘15년 내 사업 상부지, 융자실행 등 사 비

   - 사업 상자 부지 소유 계(임 차 등), 온실 가설계도면 확인, 농 은행 

발행 ‘신용조사서’ 구비(지역‧품목농  확인서 사용 불가) 등

    * 사업추진 차 : (신청) ‘15.4월말까지 → ( 비사업 상자 선정) 사업부지  사업자격 요건 확인, 

～‘15.10월말 → (최종 사업 상자 선정) ‘15.12월말 → (사업추진) ‘16.1월～

 2. 2016 년도 사업신 청   지원 상 자  선정 안 내

  ○ 신청서 제출기  : 시장·군수

  ○ 제출기한 : ’15.9월

  ○ 신청자격 : ’15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지)

    * ’16년도 사업추진 요령은 ’15년도 사업 내용을 참조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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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사업신청서

첨 단 온 실 지원  사업신 청 서

유형구분  □ 일반, □ 지자체 개발 (해당 신청사업 ☑ 표시)

사업구분  □ 신축, □ 개축 (해당 신청사업 ☑ 표시)

신청

자

단체명
(법인명)

농가수 호

표명
(농가명)

생년월일
                   

(남/여)

주소
소속 원

문단지명
(해당자만 기재)

재배품목 재배규모                  ㎡

기존온실

면

유리 ㎡

연락처

일반 화

경질 ㎡ 휴 화

자동화비닐 ㎡ 팩스(FAX)

신청

내용

생산시설
유리 경질 자동화비닐 참여

농가수
호

㎡ ㎡ ㎡

냉난방시설 □ 지열, □ 목재펠릿, □ 기타, □ 미설치(해당사항 ☑ 표시)

주소
(사업 정

지)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사업

계획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고융자

지방비
(지원여부 해당 시‧군 문의)

보조 융자

       와 같이 첨단온실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련하여 사업 상

자 선정기 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v  사업신청과 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v  사업신청과 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는 인)

  시  장

          군  수    귀하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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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농업에 지이 용 효 율 화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농림축산식품부 원 경 과 입니다.

담 당기 담 당과 담 당자 화 번 호

농림축산식품부
원 경 과(원 )

과  장 이 식
사무  나인지

044-201-2251
044-201-2256

축산경 과(축산)
과  장 김종구
서기  서재호

044-201-2331
044-201-2336

한국농어 공사 첨단기술사업처
처  장 정진택
부  장 정해용

061-338-5651
061-338-5701

Ⅰ. 사업개 요

 1. 목   

  ○ 신재생에 지 이용기술의 농업시설 용  확 보  기반 구축, 국제유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 비 부담 경감

 2. 근 거 법 령

  ○「신에 지  재생에 지 개발‧이용‧보  진법」제4조(시책과 장려 등)

  ○「에 지이용 합리화법」제36조(폐열의 이용)

  ○「농어업·농어   식품산업기본법」제8조(농어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 )

 3 .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단  : 백만원)

구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합계 682,611 181,531 163,618 144,979 297,563
국고 301,900 72,937 61,786 51,405 112,733
융자 49,076 11,882 16,962 23,406 30,949

지방비 180,655 53,565 48,514 40,096 87,932
자부담 150,980 43,147 36,356 30,072 65,949

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1. 사업 상 자

  ○ 냉난방이 필요한 시설을 운 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 체 육성  지원에 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 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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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소비자 매 등 농업인과 직 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의 경우 지원 상에서 제외

  ○ 폐열재이용시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함)

 2. 지원 자 격   요 건

  가 . 공 통 사항

   ○「농어업경 체 육성  지원에 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우선지원  상  >

 ▪국산품종으로 생산‧수출하고자 하는 화훼‧채소 생산 농업인‧농업법인
 ▪태풍 등 재해를 입은 농업인(시‧도지사, 시장‧군수의 종합  단 필요)
 ▪농업‧농  자발  온실가스 감축사업, 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에 참여하는 농업인‧농업법인
 ▪GAP 인증을 받은 농업인‧농업법인
 ▪시설포도 등 과수품목 기존(’12.3.15 이  조성 시설) 가온시설 교체 농업인
   * 신규, 블루베리‧망고 등 수입 체성이 높은 품목 제외

   ○「축산법」제22조에 따라 돼지‧닭‧오리 가축사육업 허가 는 등록 농가(지열에 한함)

  나 . 에 지 감 시설

   ○ 시설 내 채소·화훼·과수류를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다 . 공 기열 냉 난 방 시설

   ○ 시설원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시설 부지 등을 임차한 경우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한국농어 공사의 

경 회생지원을 받는 자는 7년)인 농업인

    ※ 사업 상자 선정 우선순  : 온실내 유류난방기, 기난방기(보온 등 포함) 사용 농가

  라 . 지열‧지 열 냉 난 방 시설

   ○ 냉난방이 필요한 시설을 운 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생산자단체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 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포함)

   ○「축산법」제22조에 의하여 축산업  양돈업‧닭(오리) 사육업을 등록 한 자

   ○ 신규 온실 설치 정 농업인‧농업법인

     * 시공업체와의 계약서 등 첨부 는 ‘첨단온실신축지원사업’ 상자로 선정된 경우

   ○ 시설 부지 등을 임차한 경우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한국농어 공사의 

경 회생지원을 받는 자는 7년)인 농업인

     * [참고] 연간 면세유 50만 리터 이상 사용 농가는 ’15년까지 지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단계 으로 면세유 축소배정  정부사업 지원 배제

  마 . 폐 열 재 이 용 시설

   ○ 폐열을 농업용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개발 제약요건이 없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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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 목 재 펠릿난 방 기

   ○ 시설 내 채소·화훼·과수‧버섯류를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

 3 . 지원  상   자 사용  용 도

  가 . 공 통 사항

   ○ 사업추진 제한지역 : 보조 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 리기간 연수(年數) 

이내 개발될 정인 지역(시장·군수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반드시 확인)

   ○ 내재해형 규격시설을 갖춘 원 ·특작시설 우선 지원

   ○ 동 사업으로 냉난방시스템 설치 시 반드시 기존 난방시설을 존치하여 시스템 

가동 단  기온 강하 등에 따른 피해 사  방

    - 신규설치 온실사업자는 최 부하 발생일과 응 상황에 응하도록 정 

보조난방 구비(단, 보조난방시설 교체 시 액 자부담으로 설치)

   ○ ICT 융복합형 종합제어시스템(LED 교체, 친환경에 지 체, 에 지 통합  

리 시스템 최 화 기술 등) 지원

  나 . 에 지 감 시설

   ○ 다겹보온커튼,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환기장치, 자동 보온덮개, 배기열

회수장치 등

     * 사후 리 보장을 해 한국농기계공업 동조합으로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

  다 . 공 기열 냉 난 방 시설

   1) 상시설 요건

    ○ 농가별(법인포함) 농작물재배온실 면  1,000㎡ 이상 10,000㎡ 미만의 단열

기 을 충족한 농업시설(단, 정  등에 비하여 반드시 보조난방시설 구비)

    ○ 에 지이용 효율화를 하여 다음 단열기   1개 이상 충족

     - 온실의 외부 피복재는 외피복 1 , 내부 피복재는 다겹(2 ) 이상

     - 2  보온커튼과 수막시설 설치

   2) 상 생산물 요건

    ○ 사업계획서상의 재배 정작물을 실제 재배과정에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 승인 후 추진(이 경우 반드시 

난방을 필요로 하는 작물 선택)

      * 작물별 생육온도 기  참고, 기 에 명시되지 않은 작물 선택 시 문가 의견 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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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원시설

    ○ 공기  공기 형식

     - 공기열냉난방시설을 한 히트펌 , 기 용량 증설, 배 시설, 팬코일유니트, 

제어 등 직  향을 미치는 설비에 한함

      * 히트펌  용 기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 리기자재 운용규정’ 제13조에 따라 신고 된 제품   

에 지 소비효율 1등  이면서, 한랭지 난방효율(COP2) 2.0 이상인 제품

       - 사후 리 보장을 해 한국농기계공업 동조합으로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

    ○ 공기  물 형식

     - 공기열 냉난방시설을 한 히트펌 , 기 용량 증설, 축열조탱크, 순환펌  

 배 시설, 팬코일유니트, 제어 등 직  향을 미치는 설비에 한함

      * 히트펌  용 기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 기 자시험연구원,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 등 

공인인증시험기 에서「농업용냉난방기 검정방법」에 따른 성능인증시험을 

받은 제품이면서, 한랭지 난방효율(COP2) 2.0 이상인 제품

       - 사후 리 보장을 해 한국농기계공업 동조합으로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

  라 . 지열‧지 열 냉 난 방 시설

   1) 상시설 요건

    ○ 다음 시설규모로서 단열기 을 충족한 농업시설

     - 농작물재배온실 면  1,000㎡ 이상(지 열냉난방시설은 5,000㎡ 미만)

      * 철골조온실, 단동형․연동형 이 식 온실(단, 단동형 이 식 온실은 온실면 이 

0.5ha 이상이며, 내재해형 기 을 충족하고 주변여건과 경제성 등을 지자체  한국

농어 공사에서 종합 으로 검토하여 지원이 타당한 경우만 가능)

     - 버섯재배사 면  600㎡ 이상

     - 무창계사로서 30천마리 이상 사육시설

     - 무창오리사로서 5천마리 이상 사육시설

     - 1천마리 이상 사육하는 사업장의 무창분만돈사, 무창임신돈사

    ○ 에 지이용 효율화를 하여 다음 단열기   충족

     - 온실의 외부 피복재는 외피복 1 , 내부 피복재는 다겹(2 ) 이상

     - 2  보온커튼과 수막시설 설치

      * 온실의 경우 의 2가지 경우  1가지 이상 충족하면 가능

     - 버섯재배사, 무창계사‧돈사‧오리사육시설의 패  구조는 최소 두께 50mm 

이상(측벽  천장 포함)

      * 보온시설 보강  설치비용은 본 사업비로 집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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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열 열교환용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시설 토지 확보

     - 공사착수 까지 필요면 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 상에서 제외 가능

     - 사업신청자가 권장면  이상의 면 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장조사 시 

사업 가능여부를 단하여 추진

     - 기존온실 주변에 매설 공간이 없는 경우는 온실 내에 굴착기가 들어가 내부 

바닥을 고 지열교환용 이  매설작업이 가능한 시설

      * 작목 재배기간과 수확기간 조정 가능여부 확인

     - 시설부지는 신청자 소유의 토지를 원칙으로 하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10년 이상 해당 토지 임 계약서 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지자체  한국농어 공사의 장조사 결과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신청자는 황측량 성과도를 첨부하여 신청서류 보완

      * 사업신청자는 지열 열교환 설비 설치를 한 토지를 소음, 진동 등 주변 환경 

 토지경계 등의 문제가 없도록 확보하여야 함

      * 지열열교환용 설비 설치를 한 토지확보 권장면

       - 수평 폐형은 온실 재배 면 의 160%에 해당하는 면  이상 

       - 수직 폐형과 수직개방형(SCW)은 온실 재배 면 의 30%에 해당하는 면  이상

       - 축산 련 시설은 시설면 의 30%에 해당하는 면  이상

   2) 상 생산물 요건

    ○ 설비의 효율성  경제성을 높일 수 있으며, 난방을 필요로 하는 작물 선택

      * 시설원  작물별 생육온도 기 을 참고하되 기 에 명시되지 않은 작물을 선택

할 때는 문가 의견을 반 하여 결정

    ○ 사업계획서상의 재배 정작물을 실제 재배과정에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군수 승인 후 추진(이 경우 반드시 난방을 필요로 하는 작물 선택)

  3) 지원시설

    ○ 해당시설 시공을 한 토목, 천공, 그라우 , 열교환기, 스 일 제거장치, 

히트펌 , 배 , 기존난방 연계 설비, 기 용량 증설, 제어, 시스템 보호를 

한 기계실 등 시설 성능에 직  향을 미치는 설비( 기인입시 기본거리 

200m 과분 한 납입  제외)

     - 축산시설의 경우 내부 공 (덕트) 설비공사 추가(기존 환기시스템은 독립

으로 운 되고 있어야 하며 연계를 한 공사는 제외)

      * 지열원 히트펌  용 기

       -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에서 에 지 리공단 신재생에 지센터의 성능인증시험을 받은 제품

       - 사후 리 보장을 해 한국농기계공업 동조합으로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

      * 지 열 히트펌  용 기

       - 성능인증기   시험방법은 별도 기  시행

       - 사후 리 보장을 해 한국농기계공업 동조합으로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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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 폐 열  재 이 용 시설

   1) 상시설 요건

    ○ (공모사업) 폐열(산업체‧소각장 등) 는 발 소 온배수를 활용하여 농업활동을 

지원하고자 농업인으로 추진단(농업법인 등) 구성, 사업제안서 제출이 가능한 시‧군

     - 지자체 사업계획에 포함된 사업 참여자가 농업인(농업법인)이 아닌 경우 

선정 통지 후 1개월 내 사업추진단 설립

    ○ (단독사업) 발 소 온배수가 아닌 폐열로서, 공동이용이 곤란한 소규모 폐열

(산업체‧소각장 등)을 활용하여 난방 공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농업시설은 지열·지 열 냉난방시설 지원사업 상요건에 함

   2) 상 생산물 요건

    ○ 설비의 효율성  경제성을 높일 수 있으며, 난방을 필요로 하는 작물 선택

      * 시설원  작물별 생육온도 기 을 참고하되 기 에 명시되지 않은 작물을 선택

할 때는 문가 의견을 반 하여 결정

    ○ 사업계획서상의 재배 정작물을 실제 재배과정에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군수 승인 후 추진(이 경우 반드시 난방을 필요로 하는 작물 선택)

   3) 지원시설

    ○ 지원자  용도는 시설 도입을 한 토목‧건축, 히트펌  등 열원 이용‧

이송 설비, 기용량 증설 등 사업시행을 한 제 비용

     - 공모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설계 등 시행계획 수립‧공사감독‧

사업 리비 등 제 경비, 폐열 이용 냉난방 공동공  시설 등 농업활동을 

한 시설조성 사업비

     - 발 소 온배수를 이용하여 에 지를 공 받는 시설은 시설원  련시설에 

70%(사업비 기 ) 이상 공 하도록 계획 수립

     - 단독사업은 농업시설에 난방 공 을 한 설비  비용에 한함

    ○ 시설 부지확보, 보조  지원한도 과 사업비는 지방비 는 자부담으로 시행

  바 . 목 재 펠릿난 방 기

    ○ 시설원 용 목재펠릿난방기(온풍기·보일러)

     - 공인기 의 성능시험을 통과하여 한국농기계공업 동조합 인터넷 홈페이지

(www.kamico.or.kr)에 게시한 ‘농업용 목재펠릿 용 난방기(열효율이 표시된 제품)

      * 사후 리 보장을 해 한국농기계공업 동조합으로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

  사. 퍠키 지 지원

    ○ 본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개별시설 2가지 이상의 시설에 해 묶음 지원

     - 다만 묶음 지원에 한 정성 여부를 농 진흥청,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의 컨설 ( 용진단)을 통해 확인 후 결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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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원 형 태   사업 의 무 량

  ○ 지원형태

구 분
국 고

지방 비 자 부 담
보 조 융 자

 - 에 지 감시설 20% 30% 30% 20%

 - 공기열냉난방시설 20% 30% 30% 20%

 - 지열냉난방시설 60% 10% 20% 10%

 - 지 열냉난방시설 60% 10% 20% 10%

 - 폐열재이용시설(공모사업) 60% 10% 20% 10%
(지방비 체 가능)

 - 폐열재이용시설(단독사업) 60% 10% 20% 10%

 - 목재펠릿난방기 30% 20% 30% 20%

  ○ 출취 기  : 농 은행(농‧축  포함),  융자 리 : 3%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사업시행기  : 시장‧군수(공기열‧지열‧지 열‧폐열 : 한국농어 공사 탁)

   - 사업 진행  설계변경 사유로 인한 지열 형식변경  사업비 증가, 사업 취소 

필요 시 한국농어 공사의 검토결과에 따라 사업시행기 의 승인 후 처리

    * 사업진행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지원형태 비율로 조정

    - 국고 는 지방비의 추가투입 없이 계획 변경 시, 과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추진

    - 불가항력의 사유 : 사업 상자의 통제범 를 월한 사태를 말하며, 지질‧용수 등 

공사 장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른 경우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설치장소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에 신청

    * 해당 지자체장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지원 가능성 사  확인

 5. 지원 한 도액  기   범

  가 . 공 통 사항

    ○ 지침에 제시한 지원단가는 시 기 으로 사업집행 시에는 실 단가를 용

하되, 사업주 기 장 책임 하에 철 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 서, 

원가계산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거쳐 집행

    ○ 모든 사업은 보 시설 선정을 해 사업 상 농가, 농자재 보 업체 등이 참석

하여 해당 농자재의 장단 , 유의사항 등에 한 설명회를 실시 후 사업추진

  나 . 공 기열 냉 난 방 시설

    ○ 지역별 최 온도와 시설특성을 감안하여 산출된 시설부하용량(kW)에 따라 지원

     - 시설특성은 재배작물 온도조건  필요온도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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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비 : 시설부하용량(kW)× 용단가

설 비 형 식 용 단 가 ( 천 원 / k W ) 비 고

 - 공기  공기(공 ) 형식 617 * 신청 시설부하용량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 부하용량의 90% 
용량까지 지원 - 공기  물(공 ) 형식 865  

  다 . 에 지 감 시설  

세 부 사업 단 가 지원 내 용

 - 다겹보온커튼

수평권취식
13천원이하/㎡

 ◦ 수분흡수 방지를 한 코  보온재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보온커튼

  - 단, 온성 작물 는 제주도 등 품목별․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체가 가능할 경우 지자체장이 종합 으로 
단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지원 가능

 ◦ 보온자재(항온법 기  보온율 70% 이상)
 ◦ 알루미늄스크린의 겹수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다층 보온커튼(항온법 기  
보온율 55% 이상)

  * 보온효과 향상을 해 보온율은 진 으로 강화

인식,
 외부권취식

11천원이하/㎡

알루미늄스크린
11천원이하/㎡

 ◦ 보온율(항온법 기 ) 42% 이상

 -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5천원이하/㎡

 ◦ 순환식의 경우만 지원하며, 일반 비순환식 
수막시설을 지원 상에서 제외

 - 열회수형 환기장치  ◦ 열회수형 환기장치 개별지원

 - 자동 보온덮개
 - 배기열 회수장치 2.5천원이하/㎡

 ◦ 작물별·시설별 특성에 맞는 자동 보온덮개, 
배기열 회수장치 지원

 

 * 보온자재의 열효율 측정은 공인시험기  자료 활용

 * 지원단가를 수하되, 해당 지자체장의 철 한 리  책임 하에 종합 으로 검토하여 기 단가 과 지원

가능(단, 서로 다른 역자치단체 소재하는 2개 업체 이상의 견 서, 원가계산서 등 사업비 산출근거 구비)

  라 . 지열‧지 열  냉 난 방 시설 ,  폐 열  재 이 용 시설  

    ○ 지열냉난방시설 : 지역별 최 온도와 시설특성을 감안하여 산출된 시설부

하용량(kW)에 따라 지원

     - 시설특성은 재배작물 온도조건, 양계, 양돈 필요 온도를 검토

     - 사업비 : 시설부하용량(kW)× 용단가

설 비 형 식 용 단 가 ( 천 원 / k W ) 비 고

 - 수직 폐형 1,638
* 신청 시설부하용량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 부하용량의 90% 
용량까지 지원

 - 수평 폐형 1,260

 - 개방형(SCW형)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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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단가를 반 한 사업비 한도를 과하거나 사업 상자의 요구로 추가 사업비 

발생시, 과분은 사업자 자부담으로 시행

    ○ 지 열냉난방시설 : 880천원/kW

      * 사업비 : 시설부하용량(kW) × 지원한도

      * 신청 시설부하용량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 부하용량의 90%까지 지원

    ○ 폐열재이용시설 : 1,250백만원/ha

      * 사업비 : 설치면 (ha) × 지원한도

  마 . 목 재 펠릿난 방 기

단 가 지원 내 용

 ◦ 온수형‧온풍형 난방기 
가격 용

  * 농업기계가격(한국농기계
공업 동조합 가격집)

  * 설치비 : 온수형 300만원, 
온풍형 150만원 이하/661㎡

 ◦ 설치비 지원 목록 
  - 온실외부 : (공통) 연료 장탱크, 기계장치 연결밸 , 기

배선, 인건비, (온수) 축열 탱크(필요시) 
  - 온실내부(온수) : 수분배기, 배 , 팬코일, 송풍기, 온도

센서, 순환모터
 ◦ 열효율 : 온수 80%, 온풍 70% 이상
  * 난방기가격  설치비 합산 용, 온실 내 미설치된 목록 지원 제외

  바 . 패 키 지 지원

    ○ 기존 지원시설의 경우 기존 단가에 따라 시행하고, 기존 지원시설에 포함

되지 않은 시설‧자재의 경우 사업비 산출근거(견 서, 원가계산서 등) 첨부

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1. 사업신 청  단 계

  가 . 공 통 사항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지침, 사업시행요령을 한국농어 공사  시·도에 시달(‘14.12월)

   시· 도

    ○ 시·군‧구별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신청 자료 등을 검토하여 농식

품부에 제출(‘15.1월)

  나 . 에 지 감 시설 ,  목 재 펠릿난 방 기

   시· 군

    ○ 시·도로부터 받은 사업량에 따라 사업계획안을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1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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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인의 사업신청서에 해 사업계획의 정성, 사업 시행상 문제  여부 등에 

해 문기 (농진청,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조합 등)의 조를 받아 검토

<  사업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 사업계획은 본 지침에서 제시한 사업메뉴, 지원규모  단가 등 지원기  범  
내에서 지역여건, 농규모, 작목 등 특성에 알맞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계획은 사업비 산출근거(견 서, 원가계산서 등)를 확인, 첨부하여야 함
 ○ 동일 시설에 해 타 사업과 복되지 않도록 유의
  * 목재펠릿난방기는 시‧도, 시‧군별 농가 상 설명회 개최하여 펠릿  난방기의 
성능, 열효율  사후 리(A/S) 등을 충분히 설명 후 신청토록 조치

   사업 상 자

    ○ 농 진흥청, 시‧군 농업기술센터, 한국농기계공업 동조합 등의 자문을 받아 사

업신청서(별지 제2호), 사업계획서를 내실 있게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15.1

월)

  다 . 공 기열‧지열‧지 열  냉 난 방 ,  폐 열 ( 단 독 )  재 이 용 시설

   한 국 농어 공 사( 탁 시행기 )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  사업신청서 작성 지원(‘15.1월)

    ○ 지자체로부터 장조사 지원 의뢰를 받아 장조사 지원(‘14.10월~)

   시· 군 ,  농업기술 센 터

    ○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를 상으로 사업 홍보(‘14.11월)

    ○ 사업신청자로부터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세부사업계획서) 등 신청자료 

수  장조사 시행 후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15.1월)

     - 시·군 사업부서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 사업성 검토를 의뢰하고 농업기술

센터는 사업성을 검토하여 시·군에 통보

     - 시·군은 한국농어 공사에 장조사 지원을 의뢰하여 장조사 시행

   사업 상 자

    ○ 한국농어 공사 지역본부, 시‧군 농업기술센터, 한국농기계공업 동조합 등의 

자문을 받아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15.1월)

     - 사업신청서 작성 시 난방부하를 산출하고 시설용량과 사업비를 결정하여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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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 폐 열 ( 공 모 )  재 이 용 시설

   농림축산식품부

    ○ 폐열재이용시설 지원사업 공모지침 시달(‘15.1월)

     - 사업추진계획, 공모제안서 포함사항 제시

   시· 도,  시‧군

  ○ 시장‧군수는 공모지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게 공모제안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사업신청

     -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농업법인 선정  사업추진단 구성

     - 공모제안서 제출  참여농업인 미선정시 사업계획 승인 까지 선정

     - 련부서  문가로 구성된 ‘사업추진 의체’ 구성‧운

      * 의체는 기반시설, 시설원 , 지역개발, 농 경제, 조경 등 담당부서 계자와 

해당분야 외부 문가로 구성

     - 공모제안서 작성  사업게획 수립 지원‧자문

    ○ 시‧도지사는 시‧군 공모제안서(의견 첨부)  사업신청서를 검토하여 농식

품부에 사업신청

   사업 상 자 ( 사업추 진 단 )

    ○ 토지, 농업시설(온실) 등 소유자는 사업추진단을 구성하여 시‧군과 조하여 사업 추진

     - 사업추진단은 사업시행을 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서 징구, 사업시행과 

련된 반 인 사항에 한 조사, 참여 농업인 의견수렴, 방향설정 등 수행

 2. 사업선정  단 계

  가 . 공 통 사항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별 사업수요, 그 동안의 지원성과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지원 산 배정 통지(‘15.1월)

   시· 도

    ○ 시·군‧구별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신청 자료 등을 검토하여 농식품부에 

제출(별도 양식)(‘15.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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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도 농림수산심의회에서 지원 우선순 를 심의하여 그 결과와 함께 사업

신청  산요구(지원신청 액 20억 이상의 경우 심의 요청)

    ○ 농식품부로부터 확정된 시‧도별 사업량  지원 산 한도 내에서 별도의 

자체 평가기 을 마련하여 시‧군별 사업량  산 배정 통지(‘15.1월)

  나 . 에 지 감 시설 ,  목 재 펠릿난 방 기

   시· 군

    ○ 시설원 (채소·화훼·과수) 농업인이 사업계획, 신청방법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사

업계획 공고, 안내통지, 교육 등 조치

  다 . 공 기열‧지열‧지 열  냉 난 방 ,  폐 열 ( 단 독 )  재 이 용 시설

   시· 군

    ○ 시‧군 농림수산심의회를 통해 지원우선순  심의를 시행하고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 사업신청  산요구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 장조사 확인서, 

사업성검토(의견)서

  라 . 폐 열 ( 공 모 )  재 이 용 시설

   농림축산식품부

    ○ 상지 선정방침 시‧도 시달  공모제안서 등 평가

     -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상지 선정, 선정결과 시‧도 통지

   시· 도

    ○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사업 상자에 한 합성 여부 사 조사

     - 사 조사 결과에 따른 종합의견을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3 . 세 부 계 획  수 립   시행 단 계

  가 . 공 통 사항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로부터 제출된 사업시행 계획에 한 검토·조정·보완

    ○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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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군

    ○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 은 

지원 비율(국고‧지방비‧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사업 상자가 부가가치세 환 을 동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사업계획 변경 

신청 시 사업목 과 지원기  범  등의 타당성을 검토‧승인

   사업 상 자

    ○ 부가가치세 환 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 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

  나 . 에 지 감 시설 ,  목 재 펠릿난 방 기

   시· 도,  시· 군

    ○ 사업계획  사업 상자 확정결과를 사업자에게 통지함과 아울러,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해 사업시행요령  지원계획, 출방법 등을 사  통지

    ○ 공인기  등으로부터 효율·성능이 인정된 제품이 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 사업 상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군에 계획변경을 신청할 경우 사업목 과 

지원기  범  내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변경승인, 그 결과를 시‧도에 제

출하고, 시·도는 농식품부로 변경 사항 제출

   사업 상 자

    ○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 할 경우 시‧군에 변경사유서를 첨부

하여 사업계획 변경 신청

  다 . 공 기열‧지열‧지 열  냉 난 방 ,  폐 열 ( 단 독 )  재 이 용 시설

    ○ 기본방향 : 한국농어 공사 탁 시행

      - 시장‧군수는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국고 보조 과 농가에서 치한 자부담분을 

탁사업자인 한국농어 공사로 이체, 한국농어 공사에서 사업비 집행

      - ‘지열 히트펌 ’에 한하여 지자체 행 는 농업인 직 구매 가능

<  자  흐름도  >

농림축산식품부
국고

⇨ 시‧군

(지방비)

⇨
국고+지방비+자

부담

한국농어 공사

(사업비 집행)
사업 상자 ⇨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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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도,  시· 군

    ○ 시‧군은 한국농어 공사와 ․수탁 약을 체결하고 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 시행

     - 사업 산은 민간자본보조로 시행하고 사업 상자 보조  교부신청시 시‧군에 

계약 행  시‧군이 민간에 행하여 시행(한국농어 공사 탁)함을 의

    ○ 시‧군은 사업 상자(농업인 등)의 자부담을 치 받아 지방비와 함께 사업비를 

탁시행자(한국농어 공사)에게 교부

     - 한국농어 공사는 사업수지 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사업비를 요청하고 

설계도서가 완성된 이후 사업수지 산서를 시‧군의 승인을 받아 확정

     - ‘지열히트펌 ’ 구매를 지자체 행 는 농업인이 직 하는 경우, 구매비용 

 경비(조달수수료 등)는 보조  집행 련 규정을 수하여 시‧군에서 집행

    ○ 한국농어 공사의 사업시행사항을 감독하고, 수시로 사업시행 검  추진

상황 보고(분기별 1회 이상)

    ○ 사업 상자가 경  상황 등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비 산 범  내에서 자율 으로 변경·승인

     - 사업시행  사업비를 과하지 않는 설계 변경은 한국농어 공사에서 자율

으로 변경‧승인하고 사업비를 과하는 경우 시‧군의 승인을 받아 변경

     - 시‧도, 시‧군은 사업계획 변경을 해 국고보조  지원이 필요한 경우 농

식품부와 사 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변경

    ○ 시‧군은 선정된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여 지원 상자 

교체가 필요한 경우 시‧도의 승인을 받아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상자로 

교체‧선정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별 배정 산을 집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등 사업계획의 

요한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식품부에 보고

    ○ 시‧군은 한국농어 공사의 공완료 보고 후 사업수지 산서에 따른 사업비를 

정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는 해당 시‧군 사업결과를 취합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시행 기간  농식품부  한국농어 공사의 사업시행에 극 으로 

조하며, 사업이 완료되어 공검사를 실시할 때 시‧군 담당공무원은 공

검사에 입회하여 확인

   한 국 농어 공 사( 탁 시행기 )

    ○ 한국농어 공사는 시‧군으로부터 사업을 수탁 받아 시행

     - 시‧군으로부터 사업비를 교부받아 사업 진도율에 따라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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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 공사 역할  단계별 추진사항>

 가. 사업 담반 주요 역할
  ○ 사업 각 단계별 시․군 지원  사업신청자에 한 자문과 탁사업 시행
  ○ 건설 련 법령·규칙과 이에 하는 기 , 공법 등에 의거 시설물의 품질·강도·

안 ·성능 등 유지를 한 설계조건의 한계(최 한계) 용으로 정 성과품 보장
  ○ 시공 시 공법, 품질, 성능 등의 정성  공사 시공자가 사용하는 자재가 

계법령에 의한 기 에 합한 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 기타 공사감리에 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 등 련 기 에서 정하는 

사항  공 후 하자 리 등
 
 나. 업무 추진단계

사업신청  ⇨ 설계단계  ⇨ 공사발주  ⇨ 시공 리  ⇨ 공단계  ⇨ 하자 리  

 
 다. 단계별 업무 내용
  1)  사업 신청 단계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  사업신청서 작성을 지원 
  ○ 시․군의 장조사 업무 지원요청에 따라 기술지원 실시
   -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상 시설, 토지  환경조건 검토(토지이용계획원 확인)

     - 지자체 행 는 농업인이 직  ‘지열히트펌 ’를 구입할 경우에는, 승인된 

설계도서에 따라 한국농어 공사, 지자체  사업자 상호간 의

     - 사업 공 후 해당 시‧군에 공 완료 보고

    ○ 한국농어 공사는 사업시행 시 사업 상자의 요청  장여건 변화 등으로 

사업비를 과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시‧군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수탁 약 시 별도로 정함

    ○ 한국농어 공사 본사  각 지역본부는 사업 추진을 한 사업조직 구성‧운

     - 사업 탁시행 기간  반 인 리감독, 감리, 하자 리 담당

    ○ 한국농어 공사의 설계·감리에 소요되는 비용인 엔지니어링 사업비, 사업

리비는 농어 정비법의 기 을 용

     - 세부설계, 공사감리  사업 리비 요율

 (단  : %)

구 분 5억원이하 10억원이하 20억원이하 30억원이하 50억원이하 100억원이하

사업 리비 8.83 7.98 7.35 7.10 6.89 6.64

    - 설계, 감리, 사업 리비 등 상액이 확정되면 사업수지 산서를 작성하여 

시장‧군 수 의 승인을 받아 집행

    - 공사비가 상액 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 계산

     * 공기열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50%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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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열공 정 치의 입지조건 확인(기계실과의 거리, 주변환경, 토지 확보 여건 등)
   - 주변 500m 이내 타 지열설비와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존재유무 확인하여 의견 제출
     * 선정부지가 합하지 못할 경우 해당 문제 을 시·군에 통지하여 후속조치

  2)  설계 단계
  ○ 지열이용검토서는 신재생에 지센터에서 시행 인 지방보 보조사업  그린홈 

보 사업의 지열이용 검토 문가 는 한국농어 공사의 기술검토 원회의 
검토를 받음(설계도서는 한국농어 공사의 기술심의규정에 따라 검토)

  ○  사업 상자인 농업인(농업법인)을 상 로 설계도서를 설명하고 확인을 받음
  3)  발주 단계 
  ○ 공사의 성질 규모 등에 따라 련법령에 근거하여 발주방법 결정, 발주공고, 

업체 선정 등 발주시행
  4)  시공 단계
  ○ 시설설치․ 리 등에 한 기 은「신·재생에 지설비의 지원·설치· 리에 

한 기 (지식경제부 고시)」에 하여 시공기 을 마련
    * 시공기 은 사업시행지침, 시방기  순서에 의하며, 고시에 없거나 다른 경우 지침과 

시방 기 에 의함.

  ○ (공사착수 ) 실시설계 단계에서 련법에 의한 의·인허가 등의 취득  
의결과 반  여부 확인

  ○ (공사 ) 공사시행 과정  설계도서에 의거 주요자재에 한 검사  
장 시공 상태 확인과 시공과정  주요 사항 확인

  5)  공 단계
  ○ 공검사 요청 시 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는 시공회사의 공계  공 련 

서류를 제출받아 공검사 실시
  ○  사업 탁시행자(한국농어 공사)는 사업 상자(농업인 등)  시‧군 담당자 입회

하에 시운  실시, 이상 유무 확인 후 사업 공 정산
  ○ 공검사 입회자 : 사업 상자, 시‧군 담당자

   사업 상 자

    ○ 사업 상자는 지원 상으로 선정된 후 시장·군수에게 설계, 감리, 사업의 

시행 등과 하자 리를 한 계약 행을 신청

  라 . 폐 열 ( 공 모 )  재 이 용 시설

   시· 도

    ○ 시‧군에서 제출한 기본계획  사업계획서 검토‧승인

    ○ 시‧군으로부터 사업 공에 따른 사업결과 통지 시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 필요시 소속지원으로 하여  장 확인을 실시토록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시· 군

    ○ 공모사업의 경우 지역실정에 맞게 련부서 의  해당분야 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 필요시 문기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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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공 인 사업추진을 하여 연계사업, 사업비 투입계획 등을 포함하여 종합 으로 수립

    ○ 시‧도로부터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은 시장‧군수 보고 후 변경

    ○ 사업자가 제출한 기본계획  세부 시행계획을 시‧도에 제출

    ○ 사업 시행계획 수립‧승인 시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한국농어 공사에 사업 탁

     - 탁시행 시 설계‧감리‧사업 리비는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지원사업 요율에 함

      *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 의 흐름은 지열‧공기열 등 냉난방시설 지원사업 로세스와 동일

    ○ 사업 공검사 요청 시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필한 시공회사 공계  

공 련 서류를 제출받아 공검사 실시

     - 계약단  실시 원칙, 필요 시 완료공종(시설)에 하여 부분 공 실시

    ○ 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 공 확정 결과를 시‧도에 제출, 공 된 시설물

(토지 포함)은 선량하게 유지‧ 리

   한 국 농어 공 사( 탁 시행기 )

    ○ 공모사업 비 공검사 실시 후 시장‧군수, 사업 상자에게 공검사 입회 

요청, 공검사 실시 후 공처리

     - 공검사 시 지 ‧보완사항에 하여는 조치를 취하고 공(부분 공 포함) 

후 공공시설물과 토지에 해서는 소유자를 시장‧군수로 하여 등기하고, 1개월 

이내에 시설물을 시장‧군수 는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

      * 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시장‧군수에게 인계된 것으로 

   사업 상 자 ( 사업추 진 단 )

    ○ 필요시 공동 이용시설 운 ‧ 리를 해 자체 유지 리 조직 구성‧운

 4. 자 배 정  단 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사업자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 을 배정하고 출취  기 에 소요

자  한도액 배정

    ○ 시‧도에서 융자  이월(재연장) 요청시 이월사유 등을 면 히 검토한 후 승인

   시· 도,  시· 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실 이 첨부된 자 배정 신청

서를 제출받고, 사업추진 상황을 확인하여 월별 소요자 을 정확히 확인한 후, 

사업추진상황에 따른 국고보조 , 융자  실수요액을 사용 정 월 15일까

지 농식품부에 자 배정 요구



- 417 -

    ○ 시장‧군수는 보조 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 에 따라 지

하여야 하며, 자 사용  지원비율의 정성 등 확인(일  탁사업의 

경우 교부 을 탁시행기 에 교부)

    ○ 시장‧군수는 원활한 융자  출을 해 사업 실 과 그 실 이 사업시행

지침  증빙요건(사업등록자가 작성한 수증 는 세 계산서 등)에 합

한지를 확인한 후 기성고( 공) 확인서 발 (증빙자료 첨부)

     - 출취 기 에 통지하여 사업실  범  내에서 출 실행 추진

    ○ 시장‧군수는 사업 상자가 12월 15일까지 당해연도 사업 이월 신청 시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1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 상자가 다음해 6월 15일까지 재연장 신청 시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6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 집행 련 사항은「보조  리에 한 법률」

등 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등 차 이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농업인에게 「보조  리에 한 법률」등 련 

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제53조 “사업자 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안내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제53조제2항에 따라 자부담 선집행(100%) 원칙

      - 계기 과 의하여 사업 상자의 신용‧자부담능력 등을 고려, 자부담 비율(20% 이상)‧ 액(2억원 

이상) 충족 시 자부담 액의 50%를 선집행하면 기성고  자부담 액 등을 감안하여 국고 집행 가능

      - 사업비 지원형태에 따른 보조‧융자‧자부담 비율에 따라 보조  우선집행 

   에 지 리 공 단

    ○ 농식품부 통지 자 한도 배정액 범  내에서 사업지침에 따라 출취 기 에 자  여

   농 은 행( 농․ 축  포 함 )

    ○ 사업자  출을 실행할 때에는 시장‧군수로부터 통지된 사업 기성고( 공) 

확인서와 사업자의 신용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출

     - 매월 10일까지 월 말일 기 으로 시‧도별 융자  출실 을 농식품부로 제출

    ○ 시설 공 후 융자 으로 사업비 정산 시 공사비와 감리용역비 출을 동시에 실

행하여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각각 지

     * 사업자로부터 지 에 한 동의를 받아 재화 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  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

에게 지 할 때에는 재화 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을 지 한 사실이 확인될 때 지  가능

 5. 이 행 검 단 계

  가 . 공 통 사항



- 418 -

   1)  사후 리

    ○ 사업 상자는 시설의 효율  운 리를 해 선량한 리자의 의무 이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 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하여 사

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지 확인하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

규정」에 따라 사업 리 차를 이행

  ○ 보조 으로 취득한 요재산 범   사후 리기간

요재산 사후 리기간 처분제한기 비고
▪설비시설 공일 5년 매각, 교부목 에 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여, 담보제공 지▪주요기계‧장비 구입일 5년

  * 다겹보온커튼 등 소모성 기자재의 경우 요재산에서 제외
  * 보조 으로 취득한 요재산에 한 담보제공 사유 발생 시 농식품부장 의 사 승인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검시기 : 분기별 1회 이상 지자체  계기 과 합동으로 사업추진실태 검

     - 간 검(사업착수 후 6개월 이내), 사후평가(사업종료 다음해 상반기 )

    ○ 검내용  방법 : 사업계획 이행, 추진상황 등을 장 검  서면평가

     - 일정규모(10억원) 이상 사업자 집 리(추진상황, 애로사항 수렴 등)

    ○ 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추진 상 미비  등 보완조치 등

   시· 도,  시· 군‧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 실 을 분기별 1회 이상 검하고,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이행

    ○ 시장‧군수는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한 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시 

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계 문기 의 기술지원 요청

    ○ 시장·군수는 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계 문기 의 기술지원을 받아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검사를 실시하고, 보조  취득자산에 해 사후 리 조치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지열냉난방시설, 다겹보온커튼 설치농가 명단을 매년 

11월 30일까지 농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 리원) 제출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

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다음해 

3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2)  제 재   처 벌 내 용

   시· 도,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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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사업 실 부진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 

확인 시 자 회수  산지원 축소 등 조치

    ○ 보조   융자 의 부당사용 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사업 상자에 지 된 

국고보조  액 는 일부를 환수하고, 련규정에 따라서 일정기간 농림

사업 참여 제한 조치 후 농식품부 보고

     * 업체와 연 된 부당사용의 경우는 업체도 해당 규정을 용하여 농림사업 참여 제한 조치

   농 은 행( 농‧축 )

    ○ 사업자가 출 의 목  외 사용, 허 자료 제출, 계규정 반 등 출  

부당 사용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농 은행(농‧축  포함) 여신 리규정 

등을 용하여 당해 액을 회수 조치하고 농식품부  시‧도(시‧군)에 통보

   사업 상 자

    ○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농가  농업인들의 장 교육장으로 활용

    ○ 규정된 표찰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  확 보  유도

    ○ 시‧군에서 지원시설 운 황‧효과 등에 한 자료 요청시 충실히 작성 제출

  나 . 공 기열‧지열‧지 열  냉 난 방 시설 ,  페 열  재 이 용 시설

   한 국 농어 공 사( 탁 시행기 )

    ○ 설치완료 후에도 하자 리 등 문기술지원 실시

     - 공 후 하자발생 시 장기술지원  업체 하자보수 지시 등 시행

   시‧도,  시‧군 ,  농업기술 센 터  등

    ○ 시장‧군수는 장평가회 등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농업인 상 기술지원 

자료로 활용

    ○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자문기 은 보 사업장에 한 장 기술지원  교육 

등 생산 기술지도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 상자에 하여 경  장부를 기록 비치하게 

하고, 사업진행 상황과 경 성과 분석평가

    ○ 시‧도지사(시장‧군수)는사업 상자가 법령의 규정에 반하여 보조 을 사용

하 거나 허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보조 의 교부결정 취소 후 반환조치

     -「보조  리에 한 법률」제30조(법령 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31조(보조 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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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016 년도 사업신 청  수 요  조 사  기타  사항

 1. 2016 년도 사업수 요  조 사

  ○ 시·도지사는 2016년도 추진사업에 한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15.2월)

  ○ 농식품부는 시·도 수요조사 결과를 기 로 2016년도 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제출

  ○ 지열냉난방시설 사업 상자는 사업 상부지, 융자실행 등 사 비

   - 사업 상자 부지 소유 계(임 차 등), 설치부지 정여부, 가설계도면 확인, 

농 은행 발행 ‘신용조사서’ 구비(지역‧품목농  확인서 사용 불가) 등

    * 사업추진 차 : (신청) ‘15.4월말까지 → ( 비사업 상자 선정) 사업부지  사업자격 요건 확인, 

～‘15.10월말 → (최종 사업 상자 선정) ‘15.12월말 → (사업추진) ‘16.1월～

 2. 2016 년도 사업신 청   지원  상 자  선정  안 내

  ○ 신청서 제출기  : 시장‧군수

  ○ 제출기한 : ’15.9월

  ○ 신청자격 : ’15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지)

    * ’16년도 사업추진 요령은 ’15년도 사업 내용을 참조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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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공 기열‧지열‧지 열 냉 난 방 시설 ,  폐 열 재 이 용 시설  설 치 지원  사업신 청 서

신청자

신청자명 생년월일 (남/여)

법인
법인명

참여농가수 호 설립연월일
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주소 경 경력 년

연락처
일반 화 팩스(FAX)
휴 화 자우편

기존
시설규모

농업시설
계 유리온실 비닐연동 버섯재배사 기타

㎡ ㎡ ㎡ ㎡ ㎡

축산시설
계 무창돈사 무창계사 무창오리사 기타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난방방법
난방기종 온풍난방기 온수보일러 기타
난방면 ㎡ ㎡ ㎡ 

부 시설
형식‧규모

기타  사용 력
㎡ ㎡ ㎡  ㎡ kW/h

수출납품 최근2년간
수출실

품목 물량 액 참여연수 수출국 시기
톤 백만원 년간 월~  월

사업신청
내용

설치유형
(☑ 표시)

□ 공기 공기, □ 공기 물, □ 수평 폐형, □ 수직 폐형, 
□ SCW형, □ 수열교환기-히트펌 , □ 지 열, □ 폐열

설치장소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시설유형
사업규모 (산정부하(kW) x 형식별단가)

지열교환기
설치공간 가능면 ㎡ 설치장소

(☑ 표시)
□ 온실내부
□ 온실외부

농가여건
(☑ 표시)

자부담(10%)
가능여부

시설부지
소유 황

생산시설
소유 황

개발 정지역
여부

가능 불가능 자가
임차잔
여기간 자가

임차잔
여기간 상 비 상

□ □ □ 년 □ 년 □ □

경 계획
생산물

면 ,수량 ㎡,    kg ㎡,    kg ㎡,    kg ㎡,    kg
시기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와 같이 냉난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련하여 
사업 상자 선정기 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v  사업신청과 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v  사업신청과 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냉난방시설 보 사업 계획서 1부(신청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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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사업신청서

에 지 감 시설‧목 재 펠릿난 방 기 설 치 지원  사업신 청 서

사업종류 □ 에 지 감시설, □목재펠릿난방기(해당사업 ☑ 표시)

신청자

단체명 생년월일                
(남/여)

표자명 재배작물         

온실규모            ㎡ 재배규모            ㎡

주소 연락처
일반 화
휴 화

팩스(FAX)

시설

규모

생산시설
유리온실 자동화

온실
일반온실 기타 계

㎡ ㎡ ㎡ ㎡ ㎡

부 시설
선별장 냉․ 온시설 선별기 기타

㎡ ㎡ 식

사업

계획

설치장소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사업신청
규모

(시설종류별)

* 사업량(㎡, )  사업비(백만원)에 하여 세부 으로 구분 기재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신청액)

자부담

        「신에 지  재생에 지 개발·이용 진법」 「농어업·농어   

식품산업기본법」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 )의 규정에 의하

여 목재펠릿 난방기 설치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는 인)

  시  장

          군  수    귀하

  구청장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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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식품‧외 식종 합 자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외식산업진흥과 입니다.

담 당기 담 당과 담 당자 화 번 호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과  장 김진진

사무  이승규

044-201-2131

044-201-2138

외식산업진흥과
과  장 오병석

주무  박연주

044-201-2151

044-201-2158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자 지원

  장 고동호

차  장 한승희

061-931-1140

061-931-1142

농 앙회 식품가공
  장 이만수

과  장 이성석

02-2080-8551

02-2080-8559

 

Ⅰ. 사업개 요

 1. 목   

  ○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시설 화와 국내산 농산물 매입지원으로 농식품 제조․

가공업계의 경쟁력 제고  농업과 식품산업간의 연계 강화

  ○ 외식업체 지원으로 외식산업의 육성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

 2. 근 거 법 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4조, 제13조, 제17조, 제19조의2

  ○ 농어업·농   식품산업기본법 제11조, 제21조

  ○ 축산법 제3조

  ○ 친환경농어업육성  유기식품등의 리․지원에 한 법률 제7조

  ○ 외식산업진흥법 제13조, 제16조

  ○ 통주등의산업진흥에 한법 제4조, 제5조

  ○ 김치산업진흥법 제4조,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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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단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합  계 160,000 167,500 130,300 114,000 114,000

융  자 160,000 147,500 130,300 114,000 114,000

ㅇ농식품시설 화

 - 융  자 44,800 36,300 36,300 15,300 15,300

ㅇ농공상융합형 소기업육성

 - 융  자 17,200 37,200 0 0 0

ㅇ외식업체육성

 - 융  자 7,000 3,000 3,000 2,700 2,700

ㅇ 식품가공원료매입자원

 - 융  자 91,000 91,000 91,000 96,000 96,000

 ※ 농공상융합형 소기업육성자 은 ‘14년부터 별도사업으로 분리됨

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1. 사업 상 자

  ○ 시설, 운 자 을 지원받고자 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외식업체

      * 농업 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 포함 

      * 공정거래 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

 2. 지원 자 격   요 건

  ○ 농식품시설 화지원

   -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공인된 식품안   농식품인증을 받은 업체나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업체

   - 시설 화 계획이 있는 농식품 제조․가공업체로 주원료의 국내산 원료 농산물 

구매액 비율이 30%이상인 업체

     ※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 한국표 산업분류상의 음식료품 제조업에 속하는 업체

단, 신선편이 제조업체는 제외

     ※ 식품안 인증 : HACCP, GMP, ISO22000 등

     ※ 농식품인증 : 통식품품질인증, 술품질인증, 유기가공식품인증 등

     ※ 사업자 등록  운 이 1년 미만인 경우,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1인 이상 10인 이하 

규모의 식품·제조가공업체 는 소기업  소상공인지원을 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의거한 소기업  산업집 활성화 공장설립에 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건축면  는 이에 하는 사업장의 면 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업)를 

창업하고자하는 농업인( 표자가 농업인인 업체 포함)에 한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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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식업체육성

   - 외식업체(개인사업자, 랜차이즈 직   가맹사업자, 단체 식사업자)

      ※ 단체 식사업자  학교 식 지원센터  공 업체 제외

      ※ 커피, 주류 문 ( 통주류 제외)은 제원 상에서 제외

  ○ 식품가공원료 매입자 지원

   - 국내산 농산물 제조․가공업체( 통주류 포함)  처리업체

 3 . 지원 상

  ○ 농식품시설 화지원 : 시설자

   -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식품 창업 농업인에 한해 운 자  지원

  ○ 외식업체육성자  : 시설  국내산 식재로 구입을 한 운 자

  ○ 식품가공원료 매입자  : 국내산 농산물 수매를 한 운 자

 4. 자 의  사용 용 도

  ○ 시설자  : 장․가공․부 시설의 건축․확보․증설․개보수  물류장비 등 

구입비(단, 부지매입비 제외)

  ○ 운 자  : 국내산 농산물 원료  식재료구입, 장․가공 등 기업경 비용

 5. 지원 형 태   사업 의 무 량

  ○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

  ○ 출 리

   - 농식품시설 화, 외식업체육성, 식품가공원료매입지원 : 3∼4%

     * 일반업체는 4%, 농업경 체  생산자단체는 3%

     * 단, 농식품시설 화사업   통식품품질인증  술품질인증을 받았거나 신규 취득

하고자 하는 업체, 「 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한 법」제2조에 따른 통주(국산

농산물 50%이상 사용 막걸리 포함) 제조업체,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았거나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업체는 3%

  ○ 출기한간

   - 농식품시설 화 : 시설자  10년(3년거치 7년상환), 운 자 (2년이내)

   - 외식업체육성 : 시설자  5년(2년거치 3년상환), 운 자 (1년이내)

   - 식품가공원료매입 : 운 자 (1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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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기  : 총 사업소요액의 80%이내 융자, 자부담 20% 이상

  ○ 사업의무량

   - 시설자  : 시설완료  인증취득

   - 운 자  : 지원액의 125%이상 국내산 농산물(식재료) 구매

       *  소규모 식품제조․가공 창업자 은 사업실 이 지원액의 125%이상 이어야 함

 6 . 지원 한 도액  기   범

  ○ 농식품시설 화 : 50억원

  ○ 외식업체육성 : 운 자  5억원, 시설자  1억원

  ○ 식품가공원료매입자 지원 : 30억원

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1. 사업신 청 단 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사업시행지침  산액 통지

  한 국 농수 산식품유 통 공 사,  농 앙 회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  의 거  세 부 지원 계 획 을  수 립 하 여 , 농식품부

(담 당과 )에  보 고 하 고 , 지원 계 획  공 고‧홍 보  추 진

    * 세부시행계획 승인 이라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하여 사업자 모집(공고 포함)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농식품시설 화, 외식업체육성지원 희망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신청

  ○ 식품가공원료 매입지원사업의 경우 일반 식품가공업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

공사에 신청하고, 지역농 (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은 농 앙회에 신청

 2. 사업자  선정 단 계

 농림축산식품부 ,  한 국 농수 산식품유 통 공 사,  농 앙 회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사업주 기 의 세부지원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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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세 부 계 획 수 립   시행 단 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담당과)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을 사업주 기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 )에 통지

  한 국 농수 산식품유 통 공 사,  농 앙 회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세부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담당과)에  보 고

 4. 자 배 정 단 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주 기 으로부터 자 소요 시기별 자 배정 결과를 

토 로 지출한도 배정 요청을 받아 한도 배정 승인

  한 국 농수 산식품유 통 공 사,  농 앙 회

  ○ 사업주 기 은 세부지원계획에 의거하여 자 을 배정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자 배정은 연 1회 신청하여 매년 상반기 연간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포기

자 , 추가자 , 신규업체 신청자 에 하여는 필요시 배정 가능

 5. 이 행 검단 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지원기 은 사업주 기 이 출한 자 의 정 사용여부와 사업주

기 의 수사항 이행여부를 수시 검  하반기 지 검을 실시하고 검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 에게 보고

  한 국 농수 산식품유 통 공 사,  농 앙 회

  ○ 사업주 기 은 세부지원계획에 의거 출한 자 의 정사용 여부, 약 등 

출업체의 수사항 이행여부를 수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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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후 리기간 : 융자  상환시 까지

   - 사후 리 기간 내 사업목 에 벗어나는 용도로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시 

자 회수를 원칙으로 함, 다만,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

자 을 승계코자 할 경우에 사업주 기 의 승인을 받아야 함

 6 . 사후 리 단 계

  한 국 농수 산식품유 통 공 사,  농 앙 회

  ○ 사업 상자의 부당한 행   사업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자 회수  기  등에 

한 제재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  농산물가격안정기  

운용규정에 의함

   - 상기 규정에 없는 사항에 해서는 사업주 기 의 세부시행계획에 의함 

 《제 재   처 벌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  농산물가격안정기  운용규정, 세부시행

계획에 따라 출  회수  약  징구

 7 . 사업평가   환 류 단 계

  《사업평가 》

  ○ 사업주 기 은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사업평가를 실시

  ○ 사업별로 인센티  는 패 티는 사업주 기 에서 별도로 설정하여 추진

할 수 있음

  《환  류 》

  ○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배정액 차등지원

   - 차등지원 기 은 사업주 기 의 세부시행계획에 의함

Ⅳ. 2016 년도 사업신 청  수 요 조 사  기타 사항

  ○ 2015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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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15년도 식품․외식종합자  지원신청서

신

청

업

체

황

업 체 명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유형
(해당분야√

표시)
□√  농식품 제 조 ․ 가 공 업   □√  외 식업체

사업체구분  □  농어업인‧농업법인    □  기타 일반업체

매 출 액 백만원 종 업 원 수        명(사무직    , 생산직     )

소 재 지

본사  
 주소: (    -     )

 화:  팩스:  홈페이지:

공장

 주소: (    -     )

 규모 : 부지        평,   건물         평

 화:  팩스:

신

청

내

용

신 청 분 야
(해당분야 

√표시)

□√  농식품시설 화지원

□√  외식업체육성지원   □√  식품가공원료매입지원 

신청 액

(사업별 출한도액․

총사업비의 80% 이내)

시설자                  백만원(총사업비 :           백만원)

운 자                  백만원(총사업비 :           백만원)

합 계                  백만원(총사업비 :           백만원)

인증취득  지정 황   

     2015년도 식품․외식종합자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오며, 지원자 을 목  외 
사용하거나 허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5년      월      일                             신청인    업체명 :
                                       표자 :                           (인)
                                       작성자 : (직 )       (성명)         (인)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최근 1년 이상 재무제표 1부(세무사 는 공인 회계기  확인, 소규모창업농업인 제외)

  4. 품질인증 등 인증획득 입증자료 1부

  5. 농어업인확인서(소규모식품제조창업 정 농어업인)

  6. 주류제조면허 허가증 사본( 통주 제조업체)

한 국 농수 산식품유 통 공 사 사장 ,  농 앙 회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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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2년까 지 2013 년 2014년 2015년 2016 년이 후

합  계 27 , 500 9 , 26 0 8 , 420 15, 200 29 , 550

ㅇ 통발효식품육성 27,500 9,260 8,420 15,200 29,550

 - 국  고 27,500 8,260 7,800 12,450 25,790

 - 지방비 600 650 2,350 3,760

 - 융  자

 - 자부담 400 400

22 통발효식품육성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입니다.

담 당기 담 당과 담 당자 화 번 호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 통식품)

( 통주)

과  장 김진진

사무  황신구

서기  문태섭

044-201-2131

044-201-2134

044-201-213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진흥
  장 김 록

차  장 김민호

061-931-0730

061-931-0731

Ⅰ. 사업개 요

 1. 목

  ○ 통발효식품의 인지도 제고  로확 를 통해 통발효식품을 고부가

가치산업으로 발

   - 통식품  통주의 산업 경쟁력 강화, 소비 변 확   세계화 진

   - 식품명인 육성을 통한 통발효식품의 우수성 계승, 보   발  기반 확충

  ○ 지역 통식품산업의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각 지자체 통식품 발굴  

홍보 등으로 우리농산물 사용확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근 거 법 령

  ○ 김치산업진흥법

  ○ 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한 법률

  ○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 17조  22조

 3 .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단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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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1. 사업 상 자

  ○ 통식품  통주 제조․유통업체, 식품명인, 련 회․교육훈련기 , 

컨설  업체, 지자체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부 사업계획에 따름

 2. 지원 자 격   요 건

  ○ 통발효식품육성사업 세부 사업 목 에 부합하는 자격( 련 사업실  등)을 

갖춘 사업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부 사업계획에 따름

 3 . 지원 상

  ○ 통식품  통주 산업경쟁력 강화, 소비 변 확 ․유통활성화, 품질고 화․

세계화 추진을 한 세부 사업 지원 

 4. 지원 자 의  사용 용 도

  ○ 김치 교육훈련  문인력 양성기  지원사업

    - 인건비(강사비, 보조강사비, 진행수당 등), 재료비, 홍보비, 기타 운 비 등 

  ○ 통식품  통주 산업 실태조사

    - 인건비(연구원, 조사자), 조사비, 인쇄비, 자료처리비 등

  ○ 김치  통주 소업체 품질 리 지원

    - 인건비( 문가), 컨설  비용, 기타운 비등

  ○ 박람회 개최 등 통식품  통주 홍보․ 행사 지원

    - 임차비, 인건비(홍보요원, 스탭), 상품구입비, 홍보비 등

  ○ 김치 자조  지원(국고보조 50%, 자조 조성액 50%)

    - 김치교육비, 행사비용, 김치수  지원 비용 등

  ○ 김치․우리술 품평회 심사  홍보지원(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품평회 심사(인건비, 제품비) 련 비용

  ○ 지역 통주 발굴  홍보지원(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박람회, 시회,  등 행사지원 비용, 홍보물 제작비용, 매체 홍보 비용 등

  ○ 식품명인 육성 지원

    - 식품명인 홍보비(홍보물 제작), 식품명인 제품 행사, 수자 수활동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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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지원 형 태   사업 의 무 량

  ○ 지원형태 : 국고 보조 50%～100% (세부사업별로 상이)

  ○ 사업 의무량 : 세부사업별 계획에 따름

 6 . 지원 한 도액  기   범

  ○ 사업계획 수립시 배정된 세부사업별 산에 따라 사업 수행

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1. 사업신 청 단 계

  

사업자  모 집  공 고 → 사업신 청

한 국 농수 산식품유 통 공 사( 수 시)

각  지자 체 ( 수 시)
사업 상  업체 ,  기  등

  ○ 세부 사업별로 사업자 모집이 필요한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자 모집 공고 추진(사업기간에 따라 공고 일정은 유동 ) 

� ��������	
�

사업신 청  수 →
사업 상

선정  평가
→

사업 상

선정  통 보
→ 계 약 체 결

한 국 농수 산식품

유 통 공 사( 수 시)

농림축산식품부 ,  

한 국 농수 산식품

유통공사(7일 

이내)

한 국 농수 산식품

유통공사(5일 이내)

한 국 농수 산식품

유 통 공 사

  ○ 사업주 기 은 수된 사업신청서를 검토․평가하여 사업 상자를 선정

하고 선정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주 기 은 선정된 사업자(수행기  포함)와 사업추진 계약을 체결

  ○ 세부계획 수립 이라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하여 사업자 모집(공고 포함) 

등을 실시할 수 있음

 3 . 세 부 계 획 수 립   시행 단 계

기본 계 획  수 립 →
사업별  세 부 계 획  

수 립
→ 사업 시행 →

최 종 보 고   

정 산

농림축산식품부

( 2월 )

한 국 농수 산식품

유 통 공 사( 수 시)  

지자 체

한 국 농수 산식품

유 통 공 사․ 지자

체

( 2~ 12월 )

한 국 농수 산식

품

유 통 공 사․ 지

자 체

( 익 년 3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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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사업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주 기 에 시달

  ○ 사업주 기 에서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

    - 사업주 기 은 사업시행  세부계획을 벗어나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  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추진

 4. 자 배 정 단 계

보 조  교 부 신 청 →
보 조  교 부 결 정

통 지  교 부
→ 자  교 부  는  집 행

한 국 농수 산식품유 통

공사․지자체→농식품부

( 분 기별 )

농식품부→한 국 농수 산식품

          유 통 공 사․ 지자 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지

자체→사업자(수행기 )  

는 유통공사 자체집행

  ○ 사업주 기 은 분기별( 는 수시)로 농림축산식품부에 교부 신청

  ○ 사업자는 「보조  리에 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에 따라 자부담 우선집행 등 차를 이행하여야 함

 5. 이 행 검단 계

   ○ 사업자는 2016. 1. 31.까지 보조  집행실   정산결과(증빙서류 첨부)를 

사업주 기 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주 기 은 사업자의 사업비 집행내역에 한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

과를 2016. 3. 31.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

   ○ 사업주 기 은 집행된 보조 을 정산하여 집행잔액, 보조 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함

   ○ 사업주 기 은 보조사업의 수행과 련된 자료를 5년간 보 해야 함

 6 . 사업평가   환 류 단 계

  ○ 사업주 기 에서는 사업계획 비 집행실 이 조하거나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업자에 해서는 향후 사업 상자 선정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감  부여

  ○ 농림축산식품부는 평가결과 문제 에 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익년도 

추진계획에 반

Ⅳ. 2016 년도 사업신 청  수 요 조 사  기타 사항

 1. 2016 년도 사업수 요 조 사

  ○ 세부사업 완료시 사업별로 2016년 사업참여 수요조사 실시

 2. 2016 년도 사업신 청   지원 상 자  선정 안 내

  ○ 2015년도 사업시행지침 내용을 용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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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2년까 지 2013 년 2014년 2015년 2016 년이 후

합  계 - 27,500 25,000 13,750 13,750

국  고 - 22,000 20,000 11,000 11,000

융 자 - 22,000 20,000 11,000 11,000

자부담 - 5,500 5,000 2,750 2,750

23 학교 식지원센터운 활성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입니다.

담 당기 담 당과 담 당자 화 번 호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과  장 안용덕

사무  김양일

044-201-2271

044-201-2280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사이버거래소 

단체 식

  장 윤 배

과  장 김재민
02-6300-1840
02-6300-1841

Ⅰ. 사업개 요

 1. 목   

  ○ 직거래․계약재배 등 학교 식에 공 되는 식재료 안정  공 망 구축에 필요한 

자 을 지원하여 우수 농수산물의 소비 진  안정  로 확

 2. 근 거 법 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33조 (우수 식재료 사용 진)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8조 (우수 식재료의 사용 진 등)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3 .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단  : 백만원)

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1. 사업 상 자

  ○ 우수 농수산물 계약재배․공동구매 등 학교 식 식재료 공 망 구축이 가능한 

학교 식지원센터, 학교 식공 업체 등 산지유통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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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칭과 계없이 실질 으로 내 학교에 학교 식 식재료 공 망 구축 등 

학교 식지원센터 역할 수행이 가능한 업체일 경우 지원 가능

      *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등 농 조직, 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상법상 법인, 지방공사 등 농산물 유통조직 등

 2. 지원 자 격   요 건

  ○ 자치단체에서 학교 식지원센터 등으로 인정하고 있는 업체로 지원 상 한정

    - 자치단체와 연계 없이 운 되고 있는 학교 식 식재료 납품업체는 제외

 3 . 지원 상

  ○ 학교 식 식재료로 공 되는 농수축산물

    - 가공식품은 지원 상에서 제외

 4. 지원 자 의  사용 용 도

  ○ 선  : 출하약정을 한 출하선도

  ○ 매취자  : 학교 식 식재료로 공 되는 농수축산물 등 원료 구입자

  ○ 운 자  : 유통사업 외상매입   외상매출  등

 5. 지원 형 태   사업 의 무 량

  ○ 출 액의 125%이상 학교 식 식재료 납품

  ○ 지원형태 : 기 융자 80%, 자부담 20%

  ○ 지원 리 : 3%(1년 이내)

     * 정부정책 변경으로 리 변경 시, 변동 리 용

 6 . 지원 한 도액  기   범

  ○ 지원센터 등 사업 상자 별 40억원까지 지원 가능

    - 원료구입  매출액 등 감안하여 차등 지원

     * 추가 사업자 신청 수를 통한 사업자 선정 후에도 산이 남는 경우에는 업체별 한도액을 

과하여 추가 지원 가능

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1. 사업신 청 단 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을 사업주 기 인 한국농

수산식품유통공사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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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농수 산식품유 통 공 사( a T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농림사업시행지침을 토 로 세부지원계획을 

마련하여 ’14년도 1월말까지 사업지원기 (농림축산식품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 상  업체

  ○ 사업 상 업체에서는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제출

� ��������	
�

 농림축산식품부 ,  한 국 농수 산식품유 통 공 사( a T )

  ○ 학교 식지원센터 등 학교 식 공 망 구축 사업자로 자  지원을 희망하

는 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신청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농림사업시행지침  세부지원계획에 의거 

사업자 선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사업자 선정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 사

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한 같음

   * 학교 식 우수 식재료 공 량  내 계약재배 등을 평가, 우수 사업자를 우선 선정

 3 . 세 부 계 획 수 립   시행 단 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사업시행지침을 사업주 기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

공사로 즉시 통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세부지원계획 

검토 조정  시행승인

 한 국 농수 산식품유 통 공 사( a T )

  ○ 한국농수신식품유통공사는 농림사업시행지침을 기본으로 세부지원계획을 

마련하여 ’14년도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사업시행  변경 등 사항 발생 시, 반드시 농림

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고 사업 추진

    - 세부시행계획 승인 이라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해 사업자 모집(공고 

포함) 등을 실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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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자 배 정 단 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자 소요 시기별 자 배정 

결과를 토 로 지출한도 배정요청을 받아 한도배정 승인

 한 국 농수 산식품유 통 공 사( a T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사업지원 신청시 사업계획서 등을 토 로 사업

비 검토에 의해 자 배정

  ○ 자 배정은 연1회 신청하여 매년 상반기 연간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포기

자 , 추가자  등에 해서는 필요 시 월별 배정도 가능

 5. 이 행 검단 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출취 기   지원업체 상 자 운 황 등 검

   - 검시기 : 4월, 9월

 한 국 농수 산식품유 통 공 사( a T )

  ○ 사업주 기 은 출취 기   지원업체 상 자  정 사용여부  

수사항 이행여부 수시 검  반기(6월, 12월) 지 검 실시 후 그 결과

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

 출 취 기

  ○ 출취 기 은 세부지원계획에 의거 출한 자 의 정사용 여부, 약 

등 출업체의 수사항 이행여부를 수시 확인

 6 . 사후 리 단 계

 농림축산식품부

  ○ 출취 기   지원업체 상 자 운 황, 사업의무량 등 검

   - 검시기 : 3월, 7월, 11월

 한 국 농수 산식품유 통 공 사( a T )

  ○ 사업주 기 은 출취 기   지원업체 상 자  정 사용여부  수

사항 이행여부 수시 검  반기(6월, 12월) 지 검 실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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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외 사용, 사업의무량 등 미비한 업체에 해서는  리하고 그 이

행여부를 검

   - 검하여 미비한 업체에 해서는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자  회수 등 

조치를 하고 이행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

 출 취 기

  ○ 출취 기 은 세부지원계획에 의거 출한 자 의 정사용 여부, 약 

등 출업체의 수사항 이행여부를 수시 확인

 《제 재   처 벌 내 용 》

 한 국 농수 산식품유 통 공 사( a T ) ,  출 취 기

  ○ 사업 상자의 부당한 행 로 인한 자 회수  기  등에 한 제재는 농림축

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  농산물가격안정기  운용규정에 의함

    - 상기 규정에 없는 사항에 해서는 사업주 기 의 세부시행계획에 의함

 7 . 사업평가   환 류 단 계

 《사업평가 》

  ○ 사업시행기 에서는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사업평가 실시

    - 학교 식 우수식재료 공 을 한 계약재배, 공 물량 비  등 성과평가

  ○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 업체에 해서는 포상 등 인센티  부여 추진

 《사업환 류 》

  ○ 운 과정 상 업체(종사자) 만족도에 해 설문지 등을 통해 조사하고 이를 

정책추진  시행지침 등에 반  추진

Ⅳ. 2016 년도 사업신 청  수 요 조 사  기타 사항

 1. 2016 년도 사업수 요 조 사

   ○ 학교 식지원센터 등 상 수시 수요조사 실시

 2. 2016 년도 사업신 청   지원 상 자  선정 안 내

   ○ 2015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용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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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 제 1호  서식]

2015년도 학교 식지원센터 운 활성화 사업 지원신청서

신

청

업

체

황

업 체 명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등록 년월일)

사업체구분  □  농어업인‧농업법인    □  기타 일반업체

소 재 지

본사  
 주소: (    -     )

 화:  팩스:  홈페이지:

사업장

 주소: (    -     )

 규모 : 부지        평,   건물         평

 화:  팩스:

’13 

실

 □ 2014년도 학교 식 식재료 공 실

(단  : 백만원, 톤)

구분
양곡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합계
잡곡 채소 과일

액

물량

□ 2014년도 학교 식 우수식재료 공 실

구분 친환경 GAP
지리

표시

자치단체 

인증

기타 우수

식재료
합계

액

물량

신청

내용

신청 액
(사업별 출한도액․
총사업비의 80% 이내)

운 자                  백만원(총사업비 :           백만원)

인증취득  지정 황   

     2015년도 학교 식지원센터 운 활성화 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오며, 지원자 을 목  
외 사용하거나 허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5년      월      일                             신청인    업체명 :
                                       표자 :                           (인)
                                       작성자 : (직 )       (성명)         (인)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건물  토지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3. 최근 1년 이상 재무제표 1부(세무사 는 공인 회계기  확인, 소규모창업농업인 제외)

  4. 집 단 식업소  식품 매 업 신 고 필증  사본  1부

  5. 학 교 식 식재 료  공 실  1부

  6. 학교 식지원센터 지정, 지자체 약서 등 증빙서류 사본 1부 등

  7. 품질인증 등 인증획득 입증자료 1부

한 국 농수 산식품유 통 공 사 사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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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2년까 지 2013 년 2014년 2015년 2016 년이 후

합  계 1,600 3,600 6,000 4,400 2,400

국  고 800 1,800 2,200 2,700 1,500

지방비 480 1,080 1,320 1,620 900

융 자 - - - - -

자부담 320 720 880 1,080 600

ㅇ양 잠 산 물 종 합

단지조성
1,600 3,600 6,000 4,400 2,400

 - 국  고 800 1,800 2,200 2,700 1,500

 - 지방비 480 1,080 1,320 1,620 900

 - 융  자 - - - - -

 - 자부담 320 720 880 1,080 600

24 기능성양잠산물종합단지조성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입니다.

담 당기 담 당과 담 당자 화 번 호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과  장  홍성진

사무   이윤숙

044-201-2471

044-201-2472

Ⅰ. 사업개 요

 1. 목   

  ○ 양잠산업이 지역농업 발 을 견인할 수 있도록 주산지역에 기능성양잠산물

종합단지조성을 통하여 지역농업발 의 새로운 모델 제시

   - 주산지에 생산․가공․ 매  체험학습 등을 복합 으로 추진할 수 있는 종합

단지를 조성하여 양잠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새로운 소득창출 진 도모

 2. 근 거 법 령

  ○ 기능성 양잠산업육성  지원에 한 법률 제3조  제9조

  ○ 농어업․농어   식품산업기본법 제40조

 3 .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단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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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1. 사업 상 자  

  ○ 사업주  : 시․도지사

  ○ 시행기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 상자 : 양잠산물 주산지 양잠농 , 양잠산물 생산자단체(농업회사법인, 

농조합법인)

 2. 지원 자 격   요 건

  ○ 사업시행 시 사업장 부지, 자부담 확보 등을 갖추고 양잠산업을 주도 으로 

발 시킬 수 있는 주산지 양잠농 , 양잠산물 생산자단체

  ○ 농업경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생산자단체(농업회사법인, 농조합법인)는 

지원 상에서 제외 

  ○ 사업 시행기 (시행자)이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기능성양잠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양잠농 , 양잠산물 생산자단체

 3 . 지원 상

  ○ 생산기반 구축 : 뽕밭( 에용, 오디용)조성, 에사육시설 

  ○ 양잠산물 생산시설·장비 구축 : 생산․가공․포장시설  기계설비(세척․

건조기, 분말기, 착즙기, 살균기, 캡핑기, 작업 , 포장시설 등)

  ○ 양잠산물 시․ 매․체험시설

  ○ 지역 특성에 따른 기타 부 시설 

  ○ 교육, 컨설  등 경 안정화사업 등

 4. 지원 자 의  사용 용 도

  ○ 지원되는 자 은 양잠산물 생산․가공․ 매  체험  등을 복합 으로 

추진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

   - 양잠산물을 이용한 체험 시설의 경우 련 체험객의 편의를 한 음식 ·

숙박시설 등의 신축비용

     (단 식당은 반드시 체험  내부에 설치하고, 체험객이 아닌 외부인을 상으로 

활용 지)

   - 뽕밭조성  잠실신축 비용

   - 시설설치  기계·장비류(기자재) 구축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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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잠산물 활용 신기술 교육, 로그램 개발, 경 컨설  비용 등(사업규모에 

비해 과다한 지원은 제한)

     * 단, 설계  감리비는 총 사업비의 5%이내에서 사용가능

  <  지원 제 외  사항  >

  ▪ 토지․부지․건물의 매입 는 임차, 사업목 과 련 없는 음식 ․숙박시설 

설치 는 임차, 해당 지역을 벗어난 매장 등의 설치 는 임차 련 비용

  ▪ 기능성양잠산물 종합단지조성과 련성이 은 일반 인 업무추진 비용

  ▪ 기타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과 배치되는 지원 등

 5. 지원 형 태   사업 의 무

  ○ 재원  지원형태 : 농특회계/지자체보조

  ○ 지원기  :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세부사업별 의무 사업

   - 생산기반구축 : 뽕밭조성(기존 뽕밭면  포함 20ha), 표 잠실(3개소) 

    * 에사육시설 표 설계도를 참조하여 신축

   - 양잠산물 생산시설 ·장 비  화

    * 식품가공시설은 HACCP 인증 요건 충족 

   - 양잠산물 시· 매․체험시설

 6 . 지원 한 도액  기   범

  ○ 지원한도액 : 개소당 60억원(국고 30억원) 이내

   - 연차별 국고지원액(‘15∼’16) : 1년차 15억원, 2년차 15억원

    * 2개년 지원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 증감 가능

    * 1차(‘12∼’14, 3년), 2차(‘13∼’15, 3년), 3차(‘15∼16, 2년)

    * 1∼2차 사업 연차별 국고지원액 : 1년차 8억원, 2년차 10억원, 3년차 12억원

  ○ 사업비가 지원한도를 과하는 경우 자부담으로 추진

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1. 사업신 청 단 계

  ○ 사업시행 년 8월 농식품부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양잠산물종합단지조성사업 

상자 선정을 한 계획을 공고하거나, 지자체에 시달하여 공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체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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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능성 양잠산물 종합단지조성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신청서, 사업

계획서  부지확보 련서류, 자부담 확약서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안)에 한 문가 자문을 받고 보완토록 할것

  ○ 시장·군수 종합의견서 첨부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사업신청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 에게 제출

i{�´�"� → ®�e0��o → ;9:
�� �(5}�8j) �A<(5}�8j) ��A�<(5}�9j�)

 2. 사업자  선정 단 계

  ○ 농림축산식품부 주 으로 세부심사․평가 차에 따라 실시하되, 심사의   

공정성, 객 성, 문성 확보를 해 학계, 연구기  등 문가로 “실무

평가단”을 구성하여 심사․평가(주요사항 확인 필요시 장조사 실시)

�	�µA�¯¶ →
A<·����
�µA�¯¶ → ¸․·�

i&․¹)
(5}�9j)

i․~�
(5}�9j)

�� �
(5}�10j)

  ○ 사업계획의 평가기

   - 평가기  : 사업계획의 정성, 지자체 심도, 사업수행능력, 산업화 가능성, 

사업 기 효과 등

  ○ 지원 상 확정 : 년 10월

   - 실무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양 잠 산 물 종 합 단 지 조 성  사 업 상자로 확정

  ○ 사업 상 선정결과 통지(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 시․군)

 3 . 세 부 계 획 수 립   시행 단 계

 사업 상 자

  ○ 사업자로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사업비 범  내에서 세부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 시행

   - 사업신 청 시 제 출 한  세 부 사업시행계 획 서에  월 별  사업추 진 계 획  등 을  포 함

하 여  보 다  구 체 으로 작성

  ○ 사업 상자는 승인을 받은 세부사업시행계획  아래 사항에 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요청 후 승인을 받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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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자변경, 세부내역사업의 사업비 10%미만 변경 : 시장․군수․구청장 승인

(시․도지사에 보고)

   - 세부내역사업의 사업비 30%미만 변경 : 시․도지사 승인(농림축산식품부 보고)

   - 세부내역사업의 사업비 30%이상 변경, 세 부 내 역 사업간  사업조 정 , 사업장

소재지 변경 등 : 농림축산식품부장  승인

 

  시장 ․ 군 수 ․ 구 청 장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조정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상자로부터 표자 변경, 세부내역사업 사업비의 

10%미만 계획변경 등의 요청이  있 을  경 우 에 는  검토 승인하고, 변경 승인

내역을 시․도지사에게 보고

  시․ 도지사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검토한 사업시행계획서에 해 최종 검토 

후 사업을 승인하고 그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장 에게 제출

  ○ 시․ 도지사는  사업 상 자 로 부 터  사업계 획  변 경  요 청 이  있 을  경우에는 

검토 승인하고, 변경 승인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장 에게 보고

   - 다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승인한 사업계획의 변경이 사업목  

달성에 합하지 않다고 단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사업 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사업포기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 에게 제출

  농림축산식품부 장

  ○ 사업 상 시․군에서 시․도를 거쳐 제출된 「기능성 양잠산물종합단지조성

사업」에 하여 검토․조정  확정

  ○ 농림축산식품부장 은 시․도지사가 변경 승인한 사업계획에 해 사업

목  달성에 어렵다고 단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4. 자 배 정 단 계

  농림축산식품부 장

  ○ 농림축산식품부장 은 시․도지사로부터 보조  교부 신청을 받아 보조  

교부결정 통지  보조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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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지사( 시장 ․ 군 수 ․ 구 청 장 )  

 사업 상 자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사업 상자에 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검하고, 사업 진척도에 따라 분기별 사업비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사업 상자에게 자부담액을 먼  집행

하게 한 후 공사실 에 따라 보조  집행

   - 「농림축산식품분 야  재 정 사업 리  기본 규 정 」제 53 조  “사업자 집 행의 

원칙”을 수하여 보조  집행

 5. 이 행 검단 계

  시․ 도지사( 시장 ․ 군 수 ․ 구 청 장 )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 인 추진  리를 해 사업담당부서, 사업자 등과 긴 한 

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부장 의 사업계획 승인 이후라도 

사업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단되거나, 당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고 

단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 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사업 

내 용   사업비 의  정 성  등 을  검토 하 고  의 견 서를  첨 부 하 여  농림축산

식품부에 제출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 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에 의한 사업의 리 차를 이행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결과 제출

   - 보조사업 상자는 회계연도 종료 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시․군에 사업

완료 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실시

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 종료시 산 련 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며,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3월말

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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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리   자 리 주 체  :  시․ 도지사

  ○ 시․도지사는 사업추진 실 , 자 집행상황에 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장

검을 통해 사후 리  감독 철

  ○ 시․도지사는 회계연도 종료 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비를 검정  

정산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보조 으로 취득한 요재산 리 

���� ���	
� ��
 - 부동산

   (토지, 건물 등)
10년

�	
�������
�����������	 


��� �69�2�  
�3�!��"!#

 - 기계장비  자재

   (건물내 기계설비, 비닐하우스 등)
7년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7년

 - 부동산이 아닌 시설 7년

  농림축산식품부 장

  ○ 농림축산식품부장 은 시․도지사와 합동으로 반기별로 1회 이상 사업추진 

 자 집행 상황 장 검 실시

 《��》

  사업 리   자 리 주 체  :  시․ 도지사( 시장 ․ 군 수 ․ 구 청 장 )

  ○ 사업실  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집행, 무단용도 변경을 확인 

시에는 자 회수  산 지원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함

※ 기타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보조  리에 한 법률」, 「농림축산

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등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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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농산물우수 리(GAP)제도운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입니다.

담 당기 담 당과 담 당자 화 번 호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과  장 안용덕

사무  조경은

044-201-2271

044-201-2278

국립농산물품질 리원 인증 리 사무  이호진 031-463-1564

한국식품연구원 유통연구단 단  장 김병삼 031-780-9142

Ⅰ. 사업개 요

 1. 목   

  ○ 농산물의 안 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 하기 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 확 후  리   유 통 단 계 에 서 농업환 경 과  농산물 에  잔 류 할  수  있 는 

농약․ 속 등 해요소를 하게 리하는 농산물우수 리(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제도의 확산

 2. 근 거 법 령

  ○ 농수산물품질 리법 제6조, 제11조

 3 .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단  : 백만원)

구    분 2012년까지 2012년 2013년 2015년 2016년이후

GAP시설보완(합계) 5,600 7,000 8,916 8,916 (계속)

 - 보  조 1,650 2,100 2,675 2,700 -

 - 지방비 1,150 1,400 1,783 1,800 -

 - 자부담 2,800 3,500 4,458 4,500 -

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1. 사업 상 자

  ○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농수산물품질 리법」제11조에 의한 농산물우수

리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생산자단체 는 시장·군수) 는 이미 

농산물우수 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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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산자단체 : 동조합, 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의 공동

출자법인

    * 생산자단체와 일반유통업체가 공동투자(단, 생산자단체 는 생산자단체연합이 

지분의 50%이상 유)하는 산지유통시설은 이 지침에서 생산자단체가 사업자가 

되는 산지유통시설로 

   - 시장․군수(자치구 포함)

 2. 지원 자 격   요 건

  ○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농수산물품질 리법」제11조에 의한 농산물우수

리시설로 지정받거나 지정받으려는 사업체로서 자체평가를 통해 선정(단, 

최근 5년 이내에 동 사업 상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 규모기  : 유통시설(집하선별포장장, 온 장  냉시설)규모가 660㎡ 

이상인 시설  시설 규모가 660㎡ 이하의 소규모 유통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단하는 시설 

 3 . 지원 상

  ○ 「농수산물품질 리법」시행규칙(별표5)에 따른 ‘우수 리시설의 지정기 ’에 

부합되는 생시설

    * 사업비에 토지매입 경비는 포함할 수 없음  

 4. 지원 자 의  사용 용 도

  ○ 사용용도( 시)

   - 처리작업장(공조시설 포함)

   - 작업공간 분리․구획  이물질 유입 방지를 한 바닥․벽․천정․조명․

출입문 설치․보완

   - 생 리시설 개․보수(화장실, 청소도구실, 폐기물 처리시설 등)

   - 수확 후 리설비 보완․설치(세척․선별․포장시설 등)

   - 물류기기 세척시설(농산물운송차량·상자 세척)

   - 식품오염물질 처리시설(세척 후 오염물질 처리, 생물학  처리 등)

   - 세척수 정수  멸균시설(구분 배수시설, 정수  멸균시설) 등

   - 기타 생시설(에어샤워기, 손소독기, 포충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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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사 항 >

 - 농산물우수 리시설 설치목 에 배되지 않는 범  내에서는 시에 없는 

생시설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가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

 - 사업비에 부지매입과 련된 경비는 포함할 수 없음

 - 산지유통센터 생시설 기술검토  감리

  ․ 설비는 문기 (농 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수확후 리 회, 

한국식품연구원 등)의 기 설계도를 기본으로 련 문기 의 자문을 

받아 사업장 여건에 맞게 설계·시공해야 함

  ○ 체사업비 5%내에서 시설설치 타당성 진단비용  감리비 등 사용 가능

 5. 지원 형 태   사업 의 무 량

  ○ 지원비율

   - 생산자단체 : 국비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시장․군수 : 국비 50%, 지방비 50%

 6 . 지원 한 도액  기   범

  ○ 사업규모 : 500백만원을 기 으로 하되, 사업자의 능력과 사업성 등에 따라 

산 범  내에서 사업비 증감 가능

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1. 사업신 청 단 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 은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립농산물품질 리원(이하 

‘농 원’이라 함)  시․도에 통지

   - 필요시 추가사업 신청 계획 통지

 시· 도( 지자 체 )

  ○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GAP 생시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신청 상자는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자 명세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며, 시·도지사는 사

업신청자 명세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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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품목을 주 사업품목으로 취 하고 있으며, GAP 실시에 필요한 생산유통

시설(APC 등)을 보유하고 있는 생산자단체 등이 운 하는 조직  다음의 

신청 상자에 하여 우선 선정

   < 우 선선정 상  기 >

   - 참여의지와 품질 리능력, 가동일수, 손익 황 등 객 으로 입증된 산지

유통활성화사업 선정조직(참여조직 포함)

   - 국 단  농산물 자조 단체에 가입되어 정부지원을 받는 생산자단체로서 

수출 등을 통한 국내 수 조 기능을 실시하는 조직

   - 신청품목에 하여 농수산물품질 리법에 따른 GAP인증을 실시하고 있는 조직

    ･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동 사업 상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자 는 

동 사업 상자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시행을 포기한 자는 제외

 신 청 사업자

  ○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GAP 생시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신청 상자는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사업신 청 시 구 비 서류 ( A 4 제 본 )  >

    ･ 사업계획서, 간이설계도, 세부사업비산출내역서, 자부담  조달계획서, 표자  

임원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정 , 총회(이사회) 의사록(GAP시설보완사업에 한 

의제), 토지등기부등본, 토지 장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물 장, 최근 3년간 

운 실  증빙자료(결산재무제표, 원 농산물 공동계산액, 계약재배실 , 가동율 등)

2. 사업자  선정 단 계

 □ 농림축산식품부장 은 사업신청자 명단과 사업진단계획  일정을 수립해 농 원 

 시·도에 통지

 □ 농 원은 시·도와 합동으로 사업성진단 실시

  ○ 신청자가 농조합법인 는 농업회사법인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 제91조의 요건에 합한 자에 한하여 사업성 진단을 실시

  ○ 사업성진단서는 GAP 생시설보완사업 심사기 표의 심사항목에 따라 시·도

에서 심사시 반 될 수 있도록 구체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필요시 시설보완 후 

사업수지 망 분석)

  ○ 사업성 진단에 참여한 진단자(농 원, 시·도, 시･군)는 진단서 하단에 직 ·

성명을 기재 서명하여야 함.

  ○ 행정기 (시·도, 시·군)은 사업성진단 참여기 과 의하여 진단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신청자별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와, 지 확인 방문계획을 비하여 사업성 진단

에 차질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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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 원은 사업성 진단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시·도에 통보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농 원의 사업성진단 결과를 토 로 신청자를 심사함 

  ○ 시·도지사는 신청자에 한 심사결과 우선순 를 정하고, 사업성 진단결과 

반 황을 사업 신청자별로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지사의 심사결과를 근거로 우선순  등에 따라 산 

범  내에서 지원 상자(지원액포함)를 조정하여 시·도에 통지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신청자 명단과 사업성진단 계획  일정을 수립해 시·도, 농 원에 통지

  ○ 시·도지사의 심사결과를 근거로 우선순  등에 따라 산의 범  내에서 

지원 상자(지원액포함)를 조정하여 시·도에 통지

 국 립 농산물 품질 리 원

  ○ 시․도지사와 합동으로 사업성진단 실시

   - 사업성진단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시․도에 통보

 시· 도( 지자 체 )

  ○ 시․도지사는 농 원의 사업성진단 결과를 토 로 신청자를 심사함 

    - 심사결과 우선순 를 정하고, 사업성 진단결과 반 황을 사업 신청자별로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3 . 세 부 계 획 수 립   시행 단 계

 □ 사업계획  월별 공정계획 수립

  ○ 사업자로 확정되면 사업비 범  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시행계획서

(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시장·군수는 승인 결과  월별 공정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승인한 세부시행계획  부 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할 수 있으며, 월별 공정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사업계획변경 차

  ○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사업 상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 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사업포기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사업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철회  포기한 자에 하여는 3년간 신청  

지원 제한

    - 사업포기에 따른 사업 상자 추가선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 이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실시

  ○ 승인을 받은 세부시행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

    - 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장·군수 승인(시·도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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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액 범 내의 계획변경 : 시·도지사 승인(농림축산식품부 보고)

     * 단, 세부시행계획 변경 승인시 시․도지사 는 시장․군수는 자체 사업

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실시하고, 사업 상자의 변경요청사유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시· 도( 지자 체 )

  ○ 시장․군수는 세부시행계획 승인, 승인결과  월별공정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월별공정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승인을 받은 세부시행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

    - 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장·군수 승인(시·도에 보고)

    - 지원 액 범 내의 계획변경 : 시·도지사 승인(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시·도지사는 사업 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사업포기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사업자

  ○ 사업자로 확정되면 사업비 범  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시행계획서

(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

 4. 자 배 정 단 계

  ○ 보조  집행시는 문기 (농 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수확후 리 회, 

한국식품연구원 등)의 감리보고서를 첨부하고, 감리비는 사업비 정산시 시장·군수 

책임 하에 사업자의 조를 받아 보조 에서 감리기 에 직  지 함

 5. 이 행 검단 계

 《사후 리 》

  ○ 사업자는 시설물의 등기  사후 리에 철 를 기하고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지도·감독

  ○ 사업자는 시설물의 효율 인 운 리를 해 선량한 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함.

  ○ 생산․유통시설 운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생산자 는 다른 생산자단체의 

시설이용요구를 거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들의 이용을 진하는 방안을 

극 으로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후 리기간 동안 선량한 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지원목

로 리･운 하여야 하며, 해당 시･군의 승인없이 목 외 사용, 양도, 교환, 

여, 담보제공, 이  는 구조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산지유통활성화자 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의 생산․유통시설에 한 

종합평가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유통정책과)에서 실시하며, 종합평가시 

시·도는 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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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산  명
사후 리 기간

처분 제한 기
부터 까지

- 부속설비

- 주요기계·장비

공일

구입일

 10년간

  5년간

 매각, 교부목 에 배되는 용도사용, 양

도, 교환, 여, 담보제공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시설완공 후 시설이 효율 으로 운 되고 있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  회수조치(보조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보조 으로 취득한 요재산 리

  * 사후 리는 농산물산지유통시설 리지침(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에 하여 리.

 사업자

  ○ 사업자는 시설물의 등기  사후 리에 철 를 기하고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지도·감독

  ○ 사업자는 시설물의 효율 인 운 리를 해 선량한 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함.

  ○ 생산․유통시설 운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생산자 는 다른 생산자단체의 

시설이용요구를 거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들의 이용을 진하는 방안을 

극 으로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

 사업 리 주 체 ( 시· 도)

  ○ 시장․군수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  시공업체 선정에서부터 공

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 GAP 시설보완사업에 한 기술 인 내용과 공사감독 등에 한 내용은 

문기 (농 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수확후 리 회, 한국식품연구원 등)에 

자문을 요청하여 건실한 공사가 되도록 하여야 함

 《제 재 》

 지자 체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시설완공 후 시설이 효율 으로 운 되고 있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  회수조치(보조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시)

 6 . 기 타

   ○ 이 지침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부사업계획 수립시 반 하여 시행

   ○ 지원내용 세부사업추진일정 등은 여건변화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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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016 년도 사업신 청  수 요 조 사  기타 사항

 1. 2016 년도 사업수 요 조 사 :  2015년도 6월 이  조사

 2. 2016 년도 사업신 청   지원 상 자  선정 안 내

   ○ 신청서 제출기   제출기한 : 시장․군수, 2015년 6월말까지

   ○ 신청자격 : 2015년도 신청자격과 동일

 3  기타 사항

  ◦ 본 지원사업 이외에「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 역･지역발 특별회계)을 

통해서도 GAP 생시설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신청방법  제출기한 등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참조

  ◦ 지원조건, 지원내용 등 사업추진요령은 2015년 사업내용을 참조바라며, 여건

변화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과 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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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 수 생산  유 통 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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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원 시설 화사업

제 1편 . 과 수  고 품질  시설 화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 석 기 은  농림축산식품부  원 경 과 입 니 다 .

���� ����� ����� 	
��

������$ %&'()
)*+(�
�,�-.�
/,�012

044-401-2251

044-401-2254

044-401-2255

34�5���
678� FTA
9�	: :*;<=

>*0?@
061-931-1120

061-931-1123

�A�B ��9C$ >*+DE 02-2080-7583

Ⅰ. 사업개 요

 1. 목  

  ◦ 고품질․안 과실생산과 생산비 감  생산성향상 기반구축 지원을 통한 

경쟁력제고

 2. 근 거 법 령

  ◦ 「자유무역 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한 특별법」 제5조 제7항

 3 .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단  : 백만원)

F� 2012GHI 2013G 2014G 2015G 2016G+�

JK 1,177,923 167,835 151,813 150,911 374,633

4� 282,521 40,445 38,088 37,288 91,407

IL� 309,316 59,758 53,984 54,282 137,335

CM 189,813 26,587 21,353 21,353 52,834

M$N 396,273 41,045 38,388 37,988 9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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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1. 사업 상 자

  ◦ 지역(품목단 ) 과수산업발 계획에 참여하는 농가 는 농업법인(이하 경 체)

     * ‘16년부터는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에 생산량의 50% 이상 출하실 이 있고, 

80% 이상을 3년 이상 출하약정한 농가 는 법인에 한정 지원

 [ 지원 제 외  상 자  ]

  ◦ 농업이외 종합소득 액(본인)이 37백만원 이상인 경 체는 지원 제외

     * 사업신청 시 에서 농업이외 소득을 악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연도의 소득기

으로 하되, 동 기  용시 불리한 퇴직자 등은 사업지원 당해연도 기 으로 

신청자가 신고한 연  수령 상액 등 농업이외 소득을 계산하여 시·군 과수발

심의회 등에서 37백만원 미만자로 결정한 경우 지원 가능

     * 다만, 다음 연도에 지자체 담당자가 사업 신청 연도 농업이외 소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 액 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하고, 농업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 을 반환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지원

  ◦ 폐업지원 을 지 받고 5년이내 동일 품목을 재배하는 경 체는 지원 제외

  ◦ 농업경 체 미 등록 경 체, 5년이내 동일 필지에 동일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는 사업 상자에서 지원 제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 제28조 ⑧항 규정에 해당되는 자

  ◦ 농정심의회 등에서 사업자 선정 심의시에는 사업취지  목 을 고려하여 

지원 상자로 하지 않다고 심의·결정한 자는 지원 제외

     * 도포기자와 출하약정 반자는 향후 3년간 FTA기 사업 지원 상에서 제외 

(단, 천재지변 등 농정심의회 등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외로 인정)

 2. 지원 자 격   요 건

  ◦ 과수산업발 계획의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에 3년 이상(생산량의 80% 이상) 

출하약정한 경 체

 * ’16년부터는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에 출하실 이 있고, 3년 이상(생산량의 

80% 이상) 출하약정한 농가 는 법인에 한정 지원

 * ’16년부터는 참여조직이 년도에 시군 통합조직 등 상  조직에 취 액의 

10% 이상 출하한 경우만 참여조직으로 인정(연차 으로 비율 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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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지원 > 

    - GAP 등 참여 경 체, 농업재해보험 가입 경 체

    - 과실 문APC운 의회 회원조직에 출하하는 경 체

    - 과수 업농육성 상자 는 과수 업농 경 체

   < 가 부여 > 

    - 농진청 등 국내에서 육성된 우량품종으로 갱신하는 경 체

    - 지역 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된 상자 가  부여

    - 배(신고품종 한정) 시설 화 사업 지원시 수분수 용으로 국내육성품종(황 , 

화산, 추황배, 조이스킨 등)을 20%이상 고 했거나 식재한 경 체

 3 . 지원 상 ( 지원 사업의  종 류 )

  ◦ 고품질생산  재해 방 등 경쟁력강화에 필요한 사업

   - 수 비시설, 정개발, 농산물운반기,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배수시설, 

비가림시설, 비가림하우스, 서리우박피해방지, 야생동물방지시설, 작업로정비, 

지주시설, 친환경과원 리, 품종갱신(기존 시설 활용 가능), 다겹보온커튼

(기존 일반 비가림하우스의 동해 방지용), 공동이용설비

    * 시사업 이외의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 승인 필요

   - 다만, 년도 연차평가 최우수 시·군(1등 )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

업비의 20% 범 내에서 아래 지역별·품목별 맞춤형사업 추진 가능

    · 공동이용설비(고소작업 ), 기 지원된 시설·장비 개보수, 추가 사업(1개)

  ◦ 과수분야 ICT 융복합 확산에 필요한 사업

   - 온․습도, 풍속, 강우, 토양수분  병해충 찰 모니터링

   - 수, 시비, 농약살포 등 필요한 장비  제어

   - 과수원의 센싱·제어 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분석 등을 한 정보시스템 등

   - 네트워크 CCTV를 통한 실시간 농장 모니터링  이상징후 알림 정보

    * ICT 융복합 사업 추진 시 농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 실 사  의 필요

  [ 지원 제 외  상  ]

   1) 직 투입재(비료․농약, 부직포설치 등)

   2) 농기계(트랙터, 굴삭기, SS분무기, 온풍기, 기 등)

   3) 소모성 자재  내구연한이 짧은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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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포도․감귤 등의 난방시설

   5) 포도의 경우 난방기 사용시 신규 가온시설이 될 수 있는 비가림 시설(자

부담 확 로 가온시설 설치도 불가)

   6) 2012년 3월 15일 이후 조성한 과원

   7) 기타 사업방향  목 과 상충되는 시설  장비

 4. 지원 자 의  사용 용 도

  ◦ 고품질 과실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  설치자

 5. 지원 형 태   사업의 무 량( 지원 조 건 )

  ◦ 재원 : 자유무역 정이행지원기 (FTA기 )

  ◦ 보조 50%(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국고융자 상환조건 : 연리 3.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융자취 기  : 농 은행(농업 융부)

 6 . 지원 한 도액  기

  ◦ 사업별 지원단가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군수 책임하에 결정

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1. 사업신 청 단 계

기본계획(사업시행지침 등) 
통지

→ 세부계획 홍보 → 사업신청

농식품부(10월) 시‧군‧구(10월) 사업자(11월)

  가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선정기  등을 반 한 기본계획(사업시행지침 등)을 수

립하여 시·도에 시달( 년도 10월)

  나 . 농  가

  ◦ 사업신청서와 출하약정서를 참여조직과 시행주체를 통해 지자체에 제출

( 년도 11월 )

  ◦ 융자 희망 경 체는 거래농 을 통해 출가능여부  가능액 확인하고, 

융자  3천만원 이상인 경 체는 출신청자료[별표 1-6호 서식]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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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사업시행주 체

  ◦ I%OP�Q(��RB/STUVW�Q)�X�
YZ"![W\�

Y"]J3'(S^_\`a^�[WbcIMS"de(���, �
���	
��
���
��)(���
11��)

    * 도포기자와 출하약정 반자는 향후 3년간 FTA기 사업 지원 상에서 제외(제

재사항을 출하약정서에 명시) 단, 천재지변 등 농정심의회 등에서 인정하는 특별

한 경우에는 외로 인정

    * 최근 5년이내 동일 필지에 동일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는 지원 상에서 제외

    * 시･군단  사업시행주체는 사업시행주체가 우선순  선정, 도단  사업시행주체는 

시․군통합(참여)조직에서 우선순  선정

  ◦ �������������	
���"fgCM9+3eh%ijU
��"ObkUOlmnMopi�lqr;�

  ◦ 3eh%sh!I%9timn3'_U��mnMuOl
�"Ol
uvtiwx[yr;�

  라 . 시･군

  ◦ �������������	
���"!zOl{|
�"m}��k 

~|i!�[�, CM9+3eh%+Px���OlmnMo^�W�3�.

  마 . 출 취 기

  ◦ Ol{|
�"kUR·���$�m}��^!����"U10�+�
m}��k^�l3�. �, 3eh%sh!'_Oluvt
�^��3�

 2. 사업자  선정 단 계

  가 . 시․ 군

  ◦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비 가내시(안) 결정 후 사업시행주체에서 추천한 경

체의 우선순  정성(선정순  수 등), 신용조사서 등을 검토한 후 농

림축산식품심의회 등을 개최하여 내년도 사업 상자 선정  지원기 을 

12월 20일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

    - 농정심의회 등에서 사업자 선정 심의시에는 사업취지  목 을 고려하여 

지원 상자로 하지 않다고 단되는 자는 사업 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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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NcMU��mn ��M\��)pi��R������
R��(AgriX)"�
��pr·�	, R·yNcMU��P�I���

  ◦ (��+�"8�^�R�5�yrcb�y1� HI��9¡$�� 

 ���R7I^¢o
 < 선정  순 >

  ◦ 1순  :  거 A PC 와  3 년 이 상  생산량의  50% 이 상 을  출 하 약 정 한  경 체

  ◦ 2순  :  사업시행주체와 3년 이상 공동 선별․공동 계산하는 출하약정을 한 경 체

  ◦ 3 순  :  사업시행주체와 3 년 이상 출하권 임을 장기계약 체결한 경 체

   1) 1, 2, 3순 에 해당되지 않는 경 체는 지원제외

   2) 상자 선정 순  수(생산량 비 출하량 비율을 우선기 으로 단)

   3) 심사기 표는 표 (안)을 활용하여 지역별, 사업별 여건에 맞게 보완하여 사용

   4) 상자의 필요사업량을 나 어 지원 지, 미 이행시 사업계획 지원 제외 등 페 티

� � � ���� �����	
����������������������������� �������� �

!"�#������	
�����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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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업 상자는 보조  교부결정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경 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미개시, 포기자 발생 등을 비하여 최 한 

사업 상자 선정 후보자를 비 상자로 선정하되 사업 상자 기  30% 

후로 비 상자를 선정하여야 함.

   6) 특별한 사유없이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체와 사업을 주

어진 기간 내에(시군별로 사업완료 기간을 정함) 완료하지 않는 경 체는 

선정이 자동으로 취소됨. 단, 천재지변 등 과수발 의회 등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유 기간을 부여할 수 있음.

   7) 사업개시  완료여부 등에 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취소  유 기간

을 부여하여야 함. 다만, 자부담  우선집행(시공업체 계약 , 자재 구매 등)

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업개시 여부에 한 일제조사 실시를 생략할 수 있음

   8) 선정 취소(미개시자  미 완료자) 는 사업포기자 발생시 우선순 에 

따라 비 상자에게 지원하여야 함. 한 당해연도에 지원을 받지 못한 

비 상자는 가  다음연도에 웅선하여 지원됨을 고하여 행정  경 체의 

투자 측성 강화 당해연도에 지원을 받지 못한 비 상자는 가  다음

연도에 우선하여 지원됨을 고하여 행정  경 체의 투자 측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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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시․군은 시․군 통합조직 등 상 조직으로의 출하실  등을 감안하여 참여

조직 단 로 사업비 배분

    - VW�Q�mnk£5, ¤*X�, _\`a\�, l[+B�	pNc
    - RB/SUVW�Q�	 7J¥¦§d-
   10) 품종갱신 사업은 농 진흥청 등 국내에서 육성된 우량품종으로 갱신하는 

경 체에 해 우선 선정

 <요건 확인>

  ◦ 련기  는 경 체 등으로부터 계약체결, 이용실  등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 확인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의 G4C, 토지 장 등의 검색을 통해 확인

 3 . 세 부 계 획 수 립   시행 단 계

  가 . 세 부 시행계 획  수 립

  ◦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비 범 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서 작성하여 시행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작성한 세부 시행계획  부 한 부분이 있

을 경우 정정토록 지시

    - 시･도지사는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서를 사업 확정 후 30일 이내에 농림축

산식품부 제출

  나 . 지원 단 가  결 정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는 객  자료(농 앙회 계통구매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에 근거하여 지역 실정에 합한지를 시장·군수가 검토하여 결정

    - Agrix를 통해 타 시·군의 동일 사업 단가와 비교하는 등 매년 검토를 거

쳐 반드시 조정하여야 함

  다 . 사업계 획  변 경 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사업 상지역, 

지원품목, 사업참여조직 등 주요 사항의 변경은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원 상조직은 사업계획 선정시 승인된 생산자단체에 한하며, 참여조직 

변경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 필요

    - 신규사업계획 평가시 승인된 품목에 한하며 품목변경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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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시행주체(지원 상조직)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 기 (시․도, 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사업목 과 지원기 에 부합되는 범 내에서의 세부사업간 물량조정  지

원단가 결정은 사업주 기 (시‧군 는 시‧도)에서 검토하여 집행함

  ◦ 시･군  사업계획간 사업비 조정은 자체 조정 후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

품부에 보고

  ◦ 사업계획에 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주요 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함

  라 . 시공 방 식 결 정  등

  ◦ 사업추진 시․군과 사업시행주체는 세부사업별로 시공주체(업체 는 경

체)를 검토한 후 농정심의회 등에 승인요청, 농정심의회 등에서는 정성

(부실시공 우려 등) 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 결정

  ◦ 시공업체를 통해서 시공하여야 하는 세부사업의 경우 경 체의 업체선정 

편의 제공과 책임시공 등을 하여 민간 문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통해 시공업체를 선정․공지(보조  부당수령 련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 

명단 지속 리)

   - 시공업체는 반드시 련 법령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를 선정(비가림하우

스는 반드시 문업체를 통해 시공)

   - 지원을 받은 경 체는 선정･공지된 업체 에서 자율 으로 업체를 선택하

여 공사 추진

   - 선정된 시공업체는 반드시 직 시공을 하여야 하며, 하청시공 시 선정박탈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하청업체)

  ◦ 조합 등 사업시행주체가 사업추진 경 체들로부터 임을 받은 경우는 자

재구입  시공을 공동입찰 는 공동계약으로 일 추진 가능

  ◦ 모든 시설은 각 지역별 내재해 기 을 충족하여야 함(농림축산식품부 지정

고시 제2013-146(‘13.10.7)호 참고)

  마 . 품종 갱 신 사업 주 의 사항

  ◦ 우량품종갱신의 공 묘목은 종자산업법에 의한 피해보상체계가 구축된 자

체보증묘목이어야 함.  단, 종자 리요강에 자체보증 규격이 없는 일부 품목은 

종자산업법에 의한 규격묘이어야 하고, 식재 후 다른 품종 혼입 등 묘목이 

문제가 되어 피해가 발생하 을 때에는 공 자가 책임진다는 계약서 작성

   - 배는 신고품종으로 갱신하는 경우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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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자 배 정 단 계

  가 . 시․ 도( 시․ 군 )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경 체에게 ｢보조 리에 한법률｣ 등 련 법

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 제53조 “사업자 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자유무역 정이행지원기 운용규정｣등의 

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과수고품질시설 화사업의 경우 경 체에게 직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

안과 사업시행주체(품목조합, 지역농 , 법인 등)를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하는 방안이 모두 가능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 의 효율  배분을 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실 이 첨부된 자 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 을 정확히 악한 후 사용 정월의 월 25일까지 농림

축산식품부에 보조 교부를 요구함

   - Agrix 시스템을 통해서 자 교부 요청을 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 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 에 

따라 지 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 한 보조 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 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계획 변경 내용, 보조  신청  집행상황 등

을 수시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하여 리하여야 함

    * 시·군은 사업 상자, 자 집행상황 등을 Agrix에 분기별로 입력·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에서는 부진한 시·군에 해서는 즉각 시정 조치하여야 함 

  나 . 출 취 기

  ◦ 출취 기 이 지원 상자에게 출을 실행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시

장․군수)로부터 사업의 실 과 그 실 이 사업시행지침  증빙요건에 

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에 합한 실 에 상응하는 액 범 내에서 

출을 실행하여야 함

  ◦ 출 은 지원 상자로부터 지 에 한 동의를 받아 재화 는 용역의 제

공자에게 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 상자가 재화 는 용

역의 제공자에게 이미 시설자 을 지 한 때에는 수증 등 증빙서류를 

받고 재화 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동 사실을 직  서면으로 확인받은 후 

지원 상자에게 지  가능하다.

  ◦ 해당 시‧도지사(시장․군수)가 요청시 과수시설 화사업 융자  출 실행 

실 을 통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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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 행 검단 계

  가 . 사후 리

  ‧�(․�)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

업 부실화 방지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 인 추진  리를 해 총 부서와 사업부서간 긴

한 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사업추진실   자 집행 상황은 분기별 1회 이상 자체 검하여야 하며, 

년 1회 이상 시․도(시․군)간 교체 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사업추진실   자 집행 상황 등에 한 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

나 부실한 사업 등에 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주 기 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함

  ◦ 사업주 기 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  지체 없이 사업완료검사를 하

도록 한 후 정산하도록 함

   - 사업비 집행(인건비, 자재구입 등)은 반드시 융기  거래자료(무통장 입 표, 

통장사본, 신용카드 등)로 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거래 불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 제53조 ⑥항에 따라 추진

   - 3천만원 미만인 사업에 한해 사업비의 1/6 한도내에서 지원 상자  그 

가족의 노무비도 1인에 한해 시장·군수의 확인하에 지  가능

   - 사업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 환 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가가치세 환 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 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 하여야 함. 

    * 환수할 경우 지원비율(국고‧지방비‧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사업주 기 은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

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 부서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다음

년도 3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고품질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 설치･공 된 시

설물, 기계･자재 등에 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지 확인하고 농림

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 제67조(사업의 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리 차를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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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 으로 취득한 요재산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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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 제69조에 따라 요재산에 하여

는 농식품부장 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융

기 (농업보조  취 기 )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장비 등 리 장을 

공시하는 등 정한 조치

  ◦ 과수고품질시설 화사업을 지원받은 과원을 폐업할 경우 폐업지원 에서 

과수고품질시설 화사업으로 지원한 보조 을 차감하고 지

  ◦ 체과원은 동일 면 ․동일 품목에 한하여 가능하고, 개발계획지구로 선

정되었거나 보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원 상이 아니며, 기타사항은 과원

폐업지원사업에 하여 실시

   !"�#$�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사업자에 한 사업추진 황, 정부지원자 의 활용

황 등을 검하여 사업부실화  부당집행 사  방지

  ◦ 사업추진 검결과 지원 규모, 지원체계, 사후 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

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  추진

  ◦ 사업자 자 집행 등 사후 리  검일정 

    - 상조직 : 시․도  시․군

    - 검일정 : 분기별 1회 이상 

    - 검반 : 농림축산식품부(주 ), 시․도 합동 지방문 검

  ◦ 검항목 : 사업추진 실 , 보조  집행 황, 세부시행계획 정성 등

   * 사업 검 등 사후 리는 FTA기 운용규정 제29조에 의거 기 수탁 리자와 합동 

는, 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나 . 제 재   처 벌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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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도지사는 사업 상자가 지원 자격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

  융자 을 지원받은 경 체에 해서는 당해 액을 회수 조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

  ◦ 자 취 기 은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자유무역 정

이행지원기 운용규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 리를 용하여 당해 액

을 회수 조치하고 사업주 기 에 통보하여야 함.

     1) 출 을 목  외로 사용한 때

     2) 허 자료를 제출하여 출을 받은 때

     3) 련법령을 반한 때

     4) 기타 약정사항 미 이행 등

 6 . 사업평가   환 류 단 계

  가 . 자 체  평가

  ◦ 평가 주체 : 사업주 기 (시․도, 시․군)

  ◦ 간평가(사업집행단계)

    - 평가 시기 : 사업착수후 3～6월 

    - 평가 방법 : 문가 의체, 문 컨설  등을 활용

    - 평가 방향 : 사업의 성공  추진을 한 문제  발굴, 사업컨설

    - 평가결과 조치 : 당해연도 사업추진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  등

  ◦ 사후평가(연차평가)

    - 평가 시기 :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3월 이내

    - 평가 방법 : 문가 의체, 지역농업 특화사업단, 문 컨설  등을 활용

    - 평가 방향 : 사업목  달성, 사업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 , 신규사업 발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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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앙  평가

  ◦ 평가 주체 : 농림축산식품부

  ◦ 간평가(사업집행단계)

    - 평가 시기 : 사업 착수후 3개월 이후

    - 평가 방법 : 사업추진 장 검

    - 평가 방향 : 사업계획 이행 검, 사업추진 컨설 , 문제   개선방안 도출

    - 평가결과 조치 : 사업계획 수정 등 미비사항 보완조치 등

     * FTA기 운용규정 제29조에 의거 기 수탁 리자와 합동 는 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사후평가(연차평가)

    - 평가 시기 :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6월 이내

    - 평가 방법 : 민간평가기  사업성과분석 용역

    - 평가 방향 : 사업목  달성, 사업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산 차등배분, 추가지원여부 단, 산지원 단, 제도

개선, 지원방향 개선, 평가결과 홍보 등

     * 사업추진상황 Agrix 미 입력 등 지침 미 수시 사업평가를 통해 감 , 사업지

원 제외 등 조치 

Ⅳ. 2016 년도 사업신 청  수 요 조 사  기타 사항

 1. 2016 년도 사업수 요 조 사

  ◦ 2016년도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 체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시

행주체  시․군에 제출(2015.1.31일까지)

  ◦ 시․군은 사업 참여희망 경 체가 제출한 2015년도 사업신청 황을 농림

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2015.2.28일까지)

  ◦ 시․도는 사업 참여희망 시․군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한 

2015년도 사업신청 황에 한 이상유뮤를 확인한 후 농식품부로 송

(2015.3.30일까지)

  ◦ 농식품부 사업담당부서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송받은 사

업신청 황을 기 로 2015년도 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

출(2015.6.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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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요  조 사》

  ◦ FTA기  계자 연찬회 활용  수요조사 실시

    - 매년 하반기  FTA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도, 시군 등 지자체와 

운 주체 련자에게 과수경쟁력제고지원사업에 한 설명  홍보와 함

께 수요 악

 2. 2016 년도 사업신 청   지원 상 자  선정 안 내

  ○ 2015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용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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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편 . 시설 원  품질 개 선사업

제 1장 . 시설 원  화

▶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 석 기 은  농림축산식품부  원 경 과  입 니 다 .

담 당기 담 당과 담 당자 화 번 호

농림축산식품부 원 경 과
과  장 이 식 
사무  나인지

044-201-2251
044-201-2256

Ⅰ. 사업개 요

 1. 목   

  ○ FTA‧DDA 등 개방화에 응하여 원 문생산단지  일반원 시설의 화를 

지원하여 원 작물의 품질개선  안정 인 수출기반 구축

 2. 근 거 법 령

  ○「자유무역 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한 특별법」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한 지원)

 3 .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단  : 백만원)

구 분 2012년까 지 2013 년 2014년 2015년 2016 년이 후

합 계 440, 8 46 195, 700 205, 770 210, 9 15 421, 83 0

국고 80,920 39,820 47,780 49,080 98,160

융자 157,626 56,330 38,540 39,135 78,270

지방비 121,380 59,730 71,670 73,620 147,240

자부담 80,920 39,820 47,780 49,080 98,160

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1. 사업 상 자

  ○ ( 원 문 생산단 지)  농림축산식품부장 (이하 ‘농식품부’라 함)이 지정한 

원 문생산단지(채소‧화훼)의 농업인‧농업법인

   - 사업 상자  사업계획의 정성, 수출  운 실태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 ( 일반원 시설 )  APC, 농 , 농업법인에 소속되어 그 조직과 공동선별‧공동

계산 출하약정 는 출하권 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 이 있는 원 문

생산단지 이외의 일반원 시설(채소‧화훼) 운  농업인, 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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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법인 :「농어업경 체 육성  지원에 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 으로 

결성된 농업인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단, 소비자 매 등 농업인과 직 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의 경우 지원 상에서 제외

 2. 지원 자 격   요 건

  ○「농어업경 체 육성  지원에 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아래의 경우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종합 으로 

단하여 우선 지원

   - 신재생에 지시설 설치 는 지원사업 참여(’15년 사업신청 포함) 농업인‧농업법인

   - 국산품종으로 생산‧수출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태풍‧화재 등 재해를 입은 농업인‧농업법인

   - 시·도지사 지정 “색깔있는 마을”이 포함된 원 문생산단지 소속 농업인‧농업법인

   - 우수농산물인증(GAP)을 받은 농업인‧농업법인

   - 농업‧농  자발  온실가스 감축사업, 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참여 농업인‧농업법인

   - 년도 시설원  ICT 융복합 확산사업 미선정 농업인·농업법인(컨설 결과 

시설미비로 ICT 용이 불가능하여 시설 화가 선행되어야 하는 농업인·농업법인)

 3 . 지원 상

  ○ 온실‧공정육묘장 화 :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시설복합환경제어 

시스템  시설, 에 지 감형 냉난방보온시설, 자동개폐기, 제습기, 보 시설, 

수시설, 냉‧ 장‧선별시설, ERP시스템, 무인방제기, 장기성필름, 환풍기 등

   - 지원 상 기계‧장비는 한국농기계공업 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 사용

    * ‘ICT 융복합 확산(원 시설)’으로 지원되는 제어 시스템(생장환경 계측센서, 외부기상 환경센서, 

환경제어조 기, 양액제어조 기 등)과 동일시설에 복 지원되지 않도록 사업신청 시 유의

< 지원제외  상 >

 ▪토지구입  부지조성 비용, 시설‧장비 임차료, 기인입시 기본거리(200m) 과분
 ▪단동형  이동형 온실에 한 화 지원은 원칙 으로 제외
  - 단, 연동형 온실보다 단동형 온실이 합한 품목( 시 : 수박‧멜론 등)의 재배 시설은 

시‧도지사(시장‧군수)가 종합  검토하여 지원 여부 결정
 ▪ 기‧유류‧가스 냉난방기, 농기계(트랙터, SS분무기, 취기 등), 온유통 차량, 
소모성 자재 등 사업목 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장비 등

 ▪‘농업에 지이용효율화사업’ 지원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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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원 자  사용  용 도

  ○ ��M���K±w��)"f²R³¤O´�}"O3��‧CMI%

 5. 지원 형 태   사업 의 무 량

  ○ 국고재원 : 자유무역 정이행지원기 (FTA기 )

  ○ 지원형태 :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 리 : 3%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융자  일부는 지방비로 체가 가능하나, 자부담의 지방비 체는 불가

  ○ 출취 기  : 농 은행(농‧축  포함)

  ○ 사업주 기  : 시장‧군수

 6 . 지원 한 도액  기   범

  ○ 원 문단지(10ha 기 ) : 70억원(지원 하한액은 사업비 기  5억원)

  ○ 일반원 시설(1ha 기 ) : 7억원

  ○ 지침에 제시한 지원단가는 시 기 으로 사업집행 시에는 실 단가를 용하되, 

사업주 기 장 책임 하에 철 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 서, 원가

계산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거쳐 집행

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1. 사업신 청 단 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계기 에 사업시행지침 시달(‘14.12월)

   시· 도

    ○ 사업지침  기본계획을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함)에 시달(‘14.12월)

    ○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를 검토하여 시‧도 단  

사업계획안(종합의견 첨부, 별지 제2-2,3호 서식) 작성  농식품부 제출(‘15.1월)

   시· 군

    ○ 시설원 (채소·화훼) 농업인‧농업법인 상 사업계획, 신청방법 등 안내

    ○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안(별지 제2-1호, 제2-2,3호 서식)에 해 문가(한국농어

공사, 농업기술센터 등)의 조를 받아 사업 타당성, 사업 시행상 문제  여부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와 의를 거쳐 작성된 최종 사업계획안을 시‧도에 제출(‘15.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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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상 자

    ○ (원 문생산단지) 사업자( 표)는 추진 원회를 구성하고, 단지 내 구성원의 

의견수렴, 문가(한국농어 공사, 농업기술센터, 문업체 등)의 자문 등을 통해 

효율 인 사업계획안(별지 제2-1호, 제2-2,4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15.1월)

    ○ (일반원 시설) 농업경 체는 사업신청서와 출하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사업

상자에 제출하고, 사업 상자는 농업경 체 의견수렴, 문가 의·자문 등을 

거쳐 사업계획안(별지 제2-1호, 제1-3,4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15.1월)

      * 지자체는 사업 상자의 사업계획 수립에 극 참여

      * 도 포기자와 출하약정 반자는 향후 2년간 FTA기 사업 지원 상에서 제외

    ○ 융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 은행(농‧축  포함)을 통해 출가능 여부  액 확인

< 사업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은 본 지침상의 사업메뉴  단가 등을 참조하여 지역  작목특성에 맞게 

수립하되, 사업비 산출근거(견 서, 원가계산서 등)를 첨부하여야 함

 ▪고품질 원 작물 생산  수출 등을 해 기 설치된 생산‧유통‧가공‧처리시설과의 

연계활용 방안  계획 인 타사업 등과 연계 추진방안을 사업계획 수립 시 반

 ▪동일 시설에 해 타 사업과 복되지 않도록 유의

 2. 사업자  선정 단 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별 사업수요, 그 동안의 지원성과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지원 산 확정 통지(’15.1월)

   시· 도

    ○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신청서를 본 시행지침의 우선 지원요건  사업자 

선정기 표(별첨 참고 1-1,2)를 토 로 우선순 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반 한 

사업 상자 선정결과의 시‧군 통지  농식품부 제출(’15.1월)

     - 사업 상자 평가시 농정심의회 등을 활용하여 사업취지  목 에 맞지 않는 

것으로 단되는 신청자는 사업 상자에서 제외

      * ( 시) 농업 이외의 별도 업  직업이 있는 공무원  련단체 임직원 등

      * ‘사업자 선정기 표’의 평가항목에 지역별‧품목별 특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배 에 

한 구간(구분)은 변경할 수 있으며, 10 한도 내에서 가‧감  항목 추가 가능

    ○ 사업목 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상자는 지원 상에서 제외하고, 추후 농식품부 

검을 통해 증빙자료  평가의 객 성이 미비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  

다음해 사업 산(량) 감액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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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군

    ○ 시‧도로부터 배정된 산  사업 상자 선정결과를 사업 상자에게 통지(‘15.1월)

<  일반원 시설  선정순 >

 ▪1순  : 사업 상자와 공동선별‧계산하는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실 이 있는 농업인‧농업법인
 ▪2순  : 사업 상자와 출하권 임계약을 체결하 으며, 실 이 있는 농업인‧농업법인
   ① 1～2순 에 해당되지 않는 농업인‧농업법인은 지원제외
   ② 동일 선정 순 인 경우 생산량 비 출하량 비율을 우선기 으로 단
   ③ 농식품부 심사기 표 표 안을 활용, 지역별‧사업별 여건에 맞게 가  보완
   ④ 사업 상자의 사업소요량 임의배분 지원 지
   ⑤ 보조  교부결정 후 신속한 사업착수 가능 사업자 선정 
   ⑥ 사업개시  완료여부 등에 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취소  유 기간 부여
   ⑦ 선정 취소 는 사업포기자 발생시 우선순 에 따라 지원

 3 . 세 부 계 획 수 립   시행 단 계

   사업착 수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서에 해서 타당성‧효율성, 사업시행 상 

문제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승인, 그 결과를 시‧도에 통보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즉시 사업자에게 지원계획, 출방법 

등을 통지하고 사업에 착수

   설 계‧시공‧감 리

    ○ 시장‧군수는 주요 시설( 냉시설, 온 장고, 조직배양실, 집하장, 선별처리장, 

온처리실, 암반 정 등)의 설계‧시공‧감리 시 다음에 제시된 기 에 따라 

효율성  안 성이 높은 시설로 계획

    ○ 사업자( 는 시장‧군수)는 온실 내부시설은 온실시공능력평가를 받은 문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온실의 안 성  작물생육에 

향이 은 설비는 지자체장이 종합 으로 단하여 시공능력 평가를 받지 

않은 해당 업종의 문건설업체 등도 시공이 가능하며, 3개 이상의 련업체 

시공실 , 견 서, 품질 등을 비교하여 우수업체 선정

< 시설  설치  유의사항 >

 ▪ 냉시설  온 장고는 (재)한국식품연구원(이하 “한식연”이라함)이 개발한 “ 냉
시설표 설계도”등을 참고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설계‧시공하되 농 진흥청, 한식연 
등 계 문가 자문을 받아 실시

 ▪공기조화  냉동 련 산업기사이상의 자격증 소유자 보유업체 는 련 문기 으로
부터 동등한 설치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업체 선정

 ▪ 온 장고 설치완료 후 공검사는 농 진흥청(농업공학부)에서 개발한 성능검사기 에 합격한 시설
 ▪ 정은「지하수법」, 비상발 기 등 기시설은「 기공사업법」등 계규정에 따라 시설을 설계‧시공‧ 리
 ▪조직배양실, 집하장, 선별처리장 등은 계규정에 의한 시공 격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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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재 구 입   시공  시 유 의 사항

    ○ 시장‧군수는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내역 등은 반드시 지역실정 합 여부를 

검토하여 용하되, 객 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 첨부

     - 지원 단가 조정은 농정심의회 등에서 정성을 검토한 후 조정

    ○ 시장‧군수는 사업별 시공주체 선정 시 필요한 경우 농정심의회 등의 검토를 

거쳐 정하고, 선정된 시공업체는 직 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하청시공 시 선정

박탈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하청업체)

     - 제습기 등 기계‧장비는 한국농기계공업 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 사용

    ○ 사업자( 는 시장‧군수)는 자재의 규격화‧국산화 진  “통합 사후 리 

서비스(A/S)망” 구축 등을 해 주요 시설자재의 공동구매 장려

     - 작업공정상 문기술을 요하는 경우는 문 업체를 통해 시공을 추진하되, 

농가부담 최소화를 해 사업주 기 이 공동 입찰‧계약 등을 통해 수행

     - 시‧군의 시공업체 선정‧계약 시에는 사업자를 입회시켜야 하며, 응찰  

낙찰업체 공개 등 실시

   사업계 획  변 경  차 등

    ○ 농식품부는 시‧도 단  배가 필요한 경우,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산 등을 고려하여 변경 승인

    ○ 시장‧군수는 사업 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하여 사업목 과 

지원기  범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산 범  내에서 변경 승인

하고, 그 결과를 시‧도로 제출

     - 시‧군 단  총사업비 증감 는 사업 상자 변경 등의 경우, 시‧도는 시‧

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산범  내

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로 제출

    ○ 사업 상자는 사업계획 변경 시 사업목   지원기  등을 반드시 수

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이나 사업

계획 변경 승인 없이 시행한 사업에 해서는 지원된 보조 의 액 는 

일부를 환수하며 착공일 기  3년간 동 사업 참여 제한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

가치세 환 은 지원 비율(국고‧지방비‧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사업 상자는 부가가치세 환 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 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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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자 배 정  단 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사업자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  배정, 출취 기 에 소요자  한도액 배정

    ○ 시‧도에서 융자  이월(재연장) 요청시 이월사유 등을 면 히 검토한 후 승인

   시· 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매월 사업추진상황에 따른 국고보조 , 융자  실수요액을 

사용 정 월 15일까지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해 농식품부에 자 배정 요구

    ○ 시장‧군수는 보조 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 에 따라 지

하여야 하며, 자 사용  지원비율의 정성 등 확인

    ○ 시장‧군수는 원활한 융자  출을 해 사업 실 과 그 실 이 사업시행

지침  증빙요건(사업등록자가 작성한 수증 는 세 계산서 등)에 합

한지를 확인한 후 기성고( 공) 확인서(별첨: 참고2) 발 (증빙자료 첨부)

     - 출취 기 에 통지하여 사업실  범  내에서 출 실행 추진

    ○ 시장‧군수는 사업 상자가 12월 15일까지 당해연도 사업 이월 신청 시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1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 상자가 다음해 6월 15일까지 재연장 신청 시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6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 집행 련 사항은「보조 리에 한 

법률」등 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자유

무역 정이행지원기 운용규정」등 차 이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농업인에게 「보조  리에 한 법률」등 련 

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제53조 “사업자 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안내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제53조제2항에 따라 자부담 선집행(100%) 원칙 

       - 계기 과 의하여 사업 상자의 신용‧자부담능력 등을 고려, 자부담 비율(20% 이상)‧ 액(2억원 

이상) 충족 시 자부담 액의 50%를 선집행하면 기성고  자부담 액 등을 감안하여 국고 집행 가능

       - 사업비 지원형태에 따른 보조‧융자‧자부담 비율에 따라 보조  우선집행 

   농 은 행( 농‧축 )

    ○ 농식품부에서 통지한 자 배정 한도 내에서 출기 에 자 을 여

    ○ 사업자  출을 실행할 때에는 시장‧군수로부터 통지된 사업 기성고( 공) 

확인서와 사업자의 신용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출

     - 매월 10일까지 월 말일 기 으로 시‧도별 융자  출실 을 농식품부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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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 공 후 융자 으로 사업비 정산 시 공사비와 감리용역비 출을 동시에 실

행하여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각각 지

      * 사업자로부터 지 에 한 동의를 받아 재화 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  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에

게 지 할 때에는 재화 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을 지 한 사실이 확인될 때 지  가능

   사업 상 자

    ○ 융자  지원 신청을 하 을 경우, 2개월 이내 출 실행을 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 사업 이월시 12월 15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신청

     - 이월 승인시 다음해 6월말까지 출 실행을 하여야 하며,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 차, 담보물권 확보, 출서류의 비 등으로 출기한 재연장

(8월말까지)의 소지가 있는 경우, 6월 15일까지 시‧군에 재연장 신청

 5. 이 행 검단 계

  가 . 사후 리

   ○ 사업 상자는 시설의 효율  운 리를 해 선량한 리자의 의무 이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 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지 확인하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

본규정」에 따라 사업 리 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 으로 취득한 요재산 범   사후 리기간

요재산 사후 리기간 처분제한기 비고

▪설비시설 공일 5년
매각, 교부목 에 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여, 담보제공 지

▪주요기계‧장비 구입일 5년

  * 보조 으로 취득한 요재산에 한 담보제공 사유 발생 시 농식품부장 의 사 승인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검시기 : 매월 지자체  계기 과 합동으로 사업추진실태 검

    ○ 검내용  방법 : 사업계획 이행, 추진상황 등을 장 검  서면평가

     - 일정규모(10억원) 이상 사업자 집 리(추진상황, 애로사항 수렴 등)

    ○ 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추진 상 미비  등 보완조치 등

   시· 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 실 을 분기별 1회 이상 검하고,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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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군수는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한 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시 

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계 문기 의 기술지원 요청

    ○ 시장·군수는 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계 문기 의 기술지원을 받아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검사를 실시하고, 보조  취득자산에 해 

사후 리 조치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 3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나 . 제 재   처 벌 내 용

   시· 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사업 실 부진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 

확인 시 자 회수  산지원 축소 등 조치

    ○ 보조   융자 의 부당사용 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사업 상자에 지

된 국고보조  액 는 일부를 환수하고, 련규정에 따라서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 제한 조치 후 농식품부 보고

      * 업체와 연 된 부당사용의 경우는 업체도 해당 규정을 용하여 농림사업 참여 제한 조치

   농 은 행( 농‧축 )

    ○ 사업 상자가 출 의 목  외 사용, 허 자료 제출, 계규정 반 등 출  

부당 사용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농 은행(농‧축  포함) 여신 리규정 등을 

용하여 당해 액을 회수 조치하고 농식품부  시‧도지사(시장‧군수)에게 통보

   사업 상 자

    ○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농가  농업인들의 장교육장으로 활용

    ○ 규정된 표찰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  확 보  유도

    ○ 해당 시‧군에서 지원시설 운 황‧효과 등에 한 자료 요청시 충실히 작성 제출

 6 . 성 과 측 정 단 계

   ○ 농식품부(지자체)는 사업종료 다음해 상반기  년도 사업성과지표에 

한 측정을 통해 사업성과 평가

    - 원 문단지 : 사업계획 비 추진실 , 생산 비 수출실  등

    - 일반원 시설 : 단 면 당 생산량 증가율

 7 . 사업평가   환 류 단 계

   ○ 당해 연도 집행실   수출실  등을 다음해 사업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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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016 년도 사업신 청  수 요 조 사  기타 사항

 1. 2016 년도 사업수 요 조 사

  ○ 시·도지사는 2016년도 추진사업에 한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15.2월)

  ○ 농식품부는 시·도 수요조사 결과를 기 로 2016년도 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제출

 2. 2016 년도 사업신 청   지원 상 자  선정 안 내

  ○ 신청서 제출기  : 시장·군수

  ○ 제출기한 : ’15.9월

  ○ 신청자격 : ’15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지)

    * ’16년도 사업추진 요령은 ’15년도 사업 내용을 참조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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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 고 추  비 가 림재 배 시설

▶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 석 기 은  농림축산식품부  원 산업과 입 니 다 .

담 당기 담 당과 담 당자 화 번 호

농림축산식품부 원 산업과
과  장 최정록 
사무  김철순

044-201-2231
044-201-2236

Ⅰ. 사업개 요

 1. 목   

  ○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 와 잦은 기상이변에 비, 고추 비가림 재배

시설을 지원하여 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자 기반 유지

    * (고추 비가림 재배의 특징) 생산성이 노지재배 보다 2배 이상 높고, 병해충 피해율과 농약

살포 횟수를 히 일 수 있는 등 편리한 농작업이 가능

 2. 근 거 법 령

  ○「자유무역 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한 특별법」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한 지원)

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1. 사업 상 자

  ○「농어업경 체 육성  지원에 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 정보를 

등록한 고추 재배 농업인‧농업법인

    ※ 상기 사업 상자  아래의 경우는 지자체장이 종합 으로 단하여 우선 지원

      - 고추 종합처리장 는 농 과 계약재배 실 이 우수한 농업인‧농업법인

      - 밭기반정비사업지구 는 사업계획지구내 사업희망 농업인‧농업법인

      - GAP(고추) 인증 농업인․농업법인

 2. 지원 자 격   요 건

  ○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고추 비가림 하우스 설계도․시방서(농 진흥청)」

는「원 ‧특작시설 내재해형 기 (농식품부 고시 제2014-78호)의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 ”에 합한 시설

   - 수시설  자동개폐기 포함(보온·난방시설은 제외)

 3 . 의 무 부 과

  ○ 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목 으로만 사용

   - 다만, 연작피해 방지 는 가격하락에 따른 재배포기 등의 사유로 1년간 

타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시설 완공 후 6년차에 건고추용 고추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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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원 조 건   지원 한 도액  기  범

  ○ 국고재원 : 자유무역 정이행지원기 (FTA기 )

  ○ 농가단  지원면  : 3,000㎡를 기 으로 하되 증감 가능

  ○ 사업비 기  단가 : 20천원/㎡

   -「고추 비가림 하우스 설계도․시방서」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 ” 용 

등의 사유로 사업비가 기  단가를 과할 경우, 과 액은 자부담

  ○ 지원형태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 리 : 3%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출취  기  : 농 은행(농‧축  포함)

  ○ 사업주  기  : 시장‧군수

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 사업추진  체계   차 >

 사업지침시달(농식품부→지자체·농 ) ⇒  사업신청서 제출(사업자→지자체→농식품부) ⇒  
사업 상자 통지(농식품부→지자체·농 →사업자) ⇒  사업계획 승인(지자체→사업자) ⇒  
기성고( 공) 확인  자  신청(사업자→시장‧군수) ⇒  보조   융자  요구  
배정(지자체→농식품부) ⇒  융자 출 신청  출(사업자→농 ) ⇒  결산‧정산보고
(지자체→농식품부) ⇒  사후 리(지자체)

 1. 사업신 청 단 계

   농림축산식품부

    ○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사업시행지침을 시‧도 시달(‘14.12월)

   시· 도

    ○ 사업지침  기본계획을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함)에 시달(‘14.12월)

    ○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안 정성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3-3호 서식으로 

농식품부에 제출(‘14.11월)

   시· 군

    ○ 사업신청서 수(별지 제3-1호 서식)

     - 농가의 사업신청서를 수하여 검토 후 시‧도지사에게 별지 제3-1,2호 서식

으로 제출(‘14.11월)

    ○ 시장·군수는 고추 재배 농업인이 사업계획, 신청방법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업계획 공고, 안내통지, 언론 홍보·교육 등 조치



- 485 -

 2. 사업자  선정 단 계

   농림축산식품부

    ○ 지자체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사업량 배정(‘14.12월)

   시· 도,  시‧군

    ○ 지자체별 사업량 내에서 사업 상 농가 최종확정  사업 시행· 리

 3 . 세 부 계 획 수 립   시행 단 계

   시· 도,  시‧군

    ○ 사업시행계획에 하여 타당성‧효율성, 사업시행 상 문제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사업여부 승인, 고추재배 여부 확인

   1) 사업착수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즉시 사업자에게 지원계획, 출방법 

등을 통지하고 사업 착수

   2) 사업계획 변경 차

  ○ 동일사업자의 사업내역 변경은 해당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 동일 

시·군 내 사업자 변경  사업자별 사업면  변경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변경, 시·군 간 사업자 변경  사업면  변경은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변경 가능

 4. 자 배 정 단 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사업자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  배정

 5. 이 행 검단 계

   시· 도,  시‧군

    ○ 고추재배여부 확인, 미재배시 보조  환수 등 련규정에 따라 조치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경 체 등록정보를 통해 고추 재배여부 확인, 연작피해 방지 등을 해 

타작물 재배 시 경 체 등록정보 수정으로 보조  교부목  외 사용에 

한 앙 서 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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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016 년도 사업신 청  수 요 조 사  기타 사항

 1. 2016 년도 사업수 요 조 사

  ○ 시·도지사는 2016년도 추진할 사업을 농식품부에 산 신청

  ○ 농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시·도 산요구안을 기 로 2016년도 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2. 2016 년도 사업신 청   지원 상 자  선정 안 내

  ○ 신청서 제출기  : 시장·군수

  ○ 제출기한 : ‘15. 5∼6월

  ○ 신청자격 : ‘15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지)

    * ‘16년도 사업추진 요령은 ‘15년도 사업 내용을 참조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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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과실 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 석 기 은  농림축산식품부  원 경 과 입 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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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 요

 1. 목   

  ◦ 과수주산지를 상으로 용수공 , 배수로  경작로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

여 과수수출단지 정비  형유통업체 출하 등을 통한 경쟁력 있는 과실

생산 거 으로 육성 지원

 2. 근 거 법 령

  ◦ 「자유무역 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 한특별법」 제5조

  ◦ 농어 정비법 제6조 내지 제11조, 제108조, 제109조, 제112조, 제115조

 3 .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단  : 백만원)

F� 2012GHI 2013G 2014G 2015G 2016G+�
JK 114,607 14,865 17,947 17,259 50,851

4� 92,058 11,943 14,404 13,789 40,867

IL� 22,549 2,922 3,543 3,470 9,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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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1. 사업 상 자

  ◦ 과수주산지  집단화된 지구로 사업규모가 30ha이상(최소 10ha이상)으로 

사업수혜농가들이 사업시행주체(지원 상 조직)에 5년 이상 생산량의 80%

이상을 출하약정한 지구(단, 사업범 는 심지역에서 반경 2km 이내로 한정)

     - 1단계 : 과실 문생산(수출) 단지, 2단계 : 30ha이상 과수주산지 지구

     * 출하약정 반자는 향후 3년간 FTA기 사업 지원 상에서 제외(제재사항을 출하약정서에 명시)

 [ 지원 제 외  ]

  ◦ 수혜농가  농업경 체 미 등록자가 있는 사업 지구

  ◦ 토지소유주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유지 기부채납 등 이용 동의가 없고, 

수혜농가가 사업시행주체와 80% 이상 출하약정을 하지 않은 지구

  ◦ 마을도로 주개발, 생활용수개발 목 으로 정개발을 희망하는 지역, 주

택단지, 공단 등 타 용도로 용이 상되는 지구는 반드시 제외

 2. 지원 자 격   요 건

  ◦ 지원자격

    - FTA기  과실 생산․생산유통지원사업 추진 지역  개소당 사업규모가 

30ha 이상(최소 10ha이상) 집단화된 지구 

  ◦ 선정요건

    - 지방비 부담이 가능하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유지 기부채납, 사업시행주

체와 출하약정 80% 이상 등 주민호응도가 높은 지구 최우선 지원 

    - 거 산지유통센터(APC)와 연계추진이 가능한 지구 우선 지원

    - 품목별 생산자 조직이 잘 운 되고 있으며, 농산물의 공동출하․공동계산

이 잘되고 있는 지구

    - GAP 집단인증을 받은 지구, 수혜농가의 농업재해보험 가입률이 높은 지구 우선 지원

    - 집단화 규모가 큰 과실 문생산(수출)단지 주로 우선 정비

    - 지역 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된 지구는 선정시 가  부여

 3 . 지원 상

  ◦ 용수원 개발 : 과수단지 개용수(암반 정, 양수장 등)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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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작로 정비 : 진입로, 경작농로 확․포장 등

  ◦ 과원경지정리 : 원지형을 이용한 과원 경지정리, 토사유실방지 축  설치 등

 4. 지원 자 의  사용 용 도

  ◦ 실시설계  사업시행시 필요한 기 자료 제공을 한 조사설계비(기본조사)

  ◦ 과수기반정비에 필요한 공사비, 용지매수  보상비, 기타 부 비 등

 5. 지원 형 태   사업의 무 량( 지원 조 건 )

  ◦ 재원 : 자유무역 정이행지원기 (FTA기 )

  ◦ 지원비율

     - 조사설계비 : 보조 100%(국고 100)

     - 기반조성 사업비 : 보조 100%(국고 80, 지방비 20)

  ◦ 사업기간 : 2년(년도별 지원비율 : 1년차 30%, 2년차 70%)

 6 . 지원 한 도액  기   범

  ◦ 지원단가 

     - 조사설계비 : 461천원/ha

     - 기반조성 사업비 : 32,520천원/ha

      ․ Ⅰ유형 : 29,268천원/ha, Ⅱ유형 : 32,520,  Ⅲ유형 : 35,722

    < 개 발 유 형 >

    - Ⅰ유형(단순정비) : 용수개발, 농로개설, 과원 경지정리  단일공종 사업

    - Ⅱ유형(복합정비) : 용수개발+농로개설, 과원 경지정리+농로개설, 

                        과원경지정리+용수개발

    - Ⅲ유형(종합정비) : 용수개발 + 농로개설 + 과원경지정리 사업

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1. 사업신 청 단 계

  가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선정기  등을 반 한 기본계획(사업시행지침 등)을 수

립하여 시·도  한국농어 공사에 시달( 년도 12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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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사업자 ( 신 청 조 직 )

  ◦ 품목조직의 장은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계획서를 작성 후 시․군에 제출

  다 . 시․ 군

  ◦ 시장‧군수는 과실 문생산(수출)단지  30ha(10ha)이상 과수재배 주산단

지 여부를 확인하고 답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을 신

청함( 년도 2월말)

  ◦ 시장‧군수가 정지 답사시에는 아래사항을 해당 시․군 할 한국농어

공사 지사와 공동으로 조사를 하여야 함

    - 사업수혜농가들이 FTA사업 시행주체(지원 상 조직)에 5년 이상 생산량의 

80%이상 출하약정 여부

    - 수혜농가들의 농업경 체 등록 여부, GAP 집단 인증 단지 여부, 기부채납 

등 토지 이용 동의 여부, 집단화 정도가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등

  라 . 시․ 도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정지 답사결과를 철 히 검토하여야 하며, 

정지조사 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 에게 제출( 년도 3월말)

  마 . 한 국 농어 공 사

  ◦ 한국농어 공사 지사는 할 시․군과 공동으로 정지 답사를 실시

 2. 사업자  선정 단 계

  가 . 농림축산식품부

  ◦ 지 조사 상 지구 선정

  ◦ 한국농어 공사의 지조사결과  시․도별 우선순  등을 검토하여 사업

상지구 선정

  나 . 한 국 농어 공 사

  ◦ 지 조사를 통한 실무검토 실시 후 결과보고서 제출

 3 . 세 부 계 획 수 립   시행 단 계

  가 . 계 획 수 립 시 유 의 사항

  �%*�

 ( 1)  과실 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지구별 추진 원회  유지 리 조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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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시행자는 지구별 사업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시행자(시‧군), 농업인

표, 한국농어 공사, 농업기술센터 등이 참여하는 추진 원회를 구성하여 

운용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정을 개발할 경우 계획수립 단계부터 시설물의 원활한 사

후 리를 해 농업인 자체 유지 리조직을 구성토록 하여야 함

 ( 2)  농기술 지도 강 화

  ◦ 사업시행자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 완료 후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참여토록 하여 농기술 지도를 강화하여야 함

 ( 3 )  용 수 원  개 발   용 수 이 용 시설

  ◦ 용수원 개발

    - 암반 정의 1일 채수량은 150톤/공 이상으로 하며, 착정심도는 소요수량 

확보가 가능한 정심도까지 개발.

  ◦ 용수이용시설

    - 수원에서 수조까지의 송수 로는 내수압 등에 견딜 수 있는 자재를 사용 

    - 수조에서 경작지까지의 수 로는 수압, 구경, 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정재질의 을 사용하고, 정한 장소에 분수공을 설치토록 계획.

 ( 4)  경 작 로  정 비

  ◦ 국도, 지방도, 농어 도로 등 기간도로에서부터 경작지까지의 연결도로인 

진입로는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포장공법으로 확･포장

  ◦ 농기계 통행 등 작물재배에 주로 이용되는 경작농로는 진입로와 연계하여 정비

  ◦ 배수계획

    - 가능한 한 자연 배수토록 계획하고, 배수로에 낙차공, 침사지, 사방  등의 

구조물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 사업비 범 내에서 계획

  나 . 기본 조 사  기본 계 획  수 립

  �+ ,-.�

  ◦ 기본조사자(한국농어 공사 사장, 이하 생략)는 답사보고서  정지조사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기본계획(안) 작성

  ◦ 기본조사자는 타법‧타사업 련 여부, 토지소유주  주민 호응도, 지 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에 문제 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기본

조사를 단하고, 해당 시‧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장 과 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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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조사 내용에는 농어 정비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아

래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 경사도, 재배품목, 경지이용형태 등 지역입지여건에 맞는 토양유실방지 시

설물 설치계획 수립

    - 진입․경작로 개설계획

    - 과수산업육성 책, 농 마을개발사업, 원 특작생산지원 등 사업의 연계추진 

가능여부(사업수혜농가들의 5년 이상 80%이상 출하약정 여부 등)

    - 수혜민들의 시설물 유지 리조직 구성, 지하수 이용에 따른 기요   유지

리비 부담, 기타 유지 리 방안 등을 수혜민 는 표 등과 의하여 제시

  ◦ 기본조사자는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기본계획서(안)를 작성하여 시․도지사

에게 제출하여야 함.

  ․�

  ◦ 시․도지사는 계획내용을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 과 의를 한 후 기

본계획을 수립(확정)하되 기본계획(안)의 주요사항을 변경시에는 한국농어

공사와 사 의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지구의 기본계획을 수립․확정되면 기본계획서를 시군ּ  기

본조사자에게 송부함

  ◦ 시‧도지사는 지구별 기본계획서를 첨부하여 수립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다 . 세 부 설 계   시행계 획  수 립

  ․�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수립 결과에 따라 세부설계  사업시행 상지구를 

선정하여 시장‧군수에게 시달함

  ◦ 시‧도지사는 세부설계가 완료되면 경제성‧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

계획을 수립하며, 세부설계 내용이 미흡하면 세부설계자에게 설계를 보완

토록 하여야 함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세부설계지구가 선정되면  농어 정비법 제115조  동법 시

행령 제91조에 따라 한국농어 공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

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에서 세부설계자를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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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공고결과 이

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수혜민의 동의서, 공후 시설의 인수‧ 리 정자

의 확인서를 받아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신청함

  ◦ 세부설계비는 농어 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에서 정하는 측량․설계 요율

의 범 내에서 집행함

  /�01�
  ◦ 세부설계자는 타법‧타사업 련, 주민호응도, 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 

사업시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세부설계를 단하고 시장‧군수 

 시‧도지사, 이해 당사자 등과 의하여야 함

  ◦ 세부설계자는 기본계획의 주요사항(용수개발계획, 개발유형, 유지 리 조직 

구성 등 유지 리계획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단될 경우에는 시장‧

군수  시‧도지사와 사 에 의하여 함

  ◦ 세부설계자는 정 등 용수이용시설의 유지 리에 필요한 가구당 부담액을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 자체 으로 유지 리에 만 을 기하겠다는 

주민들의 합의를 도출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지 리조직을 구성토록 하여야 함

  ◦ 세부설계자는 지하수개발 결과를 토 로 암반 정  지하수이용시설에 

한 세부설계를 실시하여야 함

  ◦ 세부설계 내용에는 농어 정비법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아래내용

이 포함되도록 함.

    - 진입․경작로 개설과 상 도로 정비(확․포장)가 연계될 경우 도로소 부

서와 의하여 도로개설 효과를 배가 할 수 있도록 계획

    - 지하수 이용시설의 송수 로  수 로,  연결부, 수부 등 동  취

약부분에 한 동  방지 책

    - 토양침식  토사유출 감 시설물 설치 계획

    - 수도미터기 설치계획

    - 수혜민들의 시설물 유지 리조직 구성, 물 사용료  유지 리비 비용부담 

방안, 기타 수혜민들이 유지 리를 하여 하여야 할 사항(수혜민들과 의)

  라 . 사업시행계 획  승 인   공 사발 주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 승인 결과를 농업기술센터에 통보하여 농기

술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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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에 의거 

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자를 선정하고, 시‧도지사에게 입찰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

에게 보고하여야 함

  마 . 공 사시행  공 사감 리

  시․ 도

  ◦ 시․도지사는 시공  사업지구 변경, 수혜면 의 10%를 과한 면  증

감, 국고지원을 수반하는 10%이상의 공사비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

산식품부장 의 사  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시공업체와 의하여 착공과 동시에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공사감리는 사업시행자가 직  시행할 수 있으나, 다양한 문기술이 요구

되는 공종임을 감안, 한국농어 공사 등 문기 의 탁시행을 원칙으로 함

  바 . 용 지매 수   보 상

  시․ 군

  ◦ 용지매수는 진입도로, 간선농로 등의 농로와 수조, 정 등의 공공시설 

부지는 매수할 수 있으나, 산단가를 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산

단가를 과하는 사업비에 하여는 지방비 등 타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함

  사. 공 검사

  사업시행자

  ◦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공업자가 시설물 유지 리와 련된 사항을 수혜민들

에게 교육을 실시하 는지 여부와 시설물 사용설명서 비치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하며,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함

  ◦ 시공회사의 공계(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함), 비검사 지 사항 시정

내용, 시설물의 선량한 유지 리를 하여 수혜민에게 실시한 교육에 한 사

항, 유지 리조직 구성에 한사항을 포함하여 농어 정비법시행령 제90조에 

규정된 서류  도면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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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도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공검사를 신청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 공 정산을 하며,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

게 통지하여 시설물 인수 리자에게 시설을 인수토록 함

  ◦ 시‧도지사는 공 검사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 에게 보고하여야 함

 4. 자 배 정 단 계

  가 . 시․ 도( 시․ 군 )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 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 에 

따라 지 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 한 보조 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 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5. 이 행 검단 계

  가 . 사후 리

  시․ 군

  ◦ 완공된 정 등 시설물에 한 완공년월일, 채수량, 안정수 와 기타시설에 

한 공사진이 첨부된 시설물의 리 장을 작성 비치하고, 농어 정비

법 제17조, 동시행령 제25조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함

  ◦ 시장․군수는 리조직으로 하여  자체 으로 규약을 만들어 노후장비  

시설교체비를 립토록 하고, 기료 등의 이용비용을 자체 부담토록 지도함

  시․ 도

  ◦ 시‧도지사는 암반 정  이용시설 등 동 사업으로 설치한 농업기반시설의 

유지‧ 리를 하여 시설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운 토록 지도

  ◦ 보조 으로 취득한 요재산 리


������ ����� �������� ��
 - 부동산(토지, 건물 등)

 - 부동산의 종물

 - 주요기계·장비․자재

공일

공일

구입일

  10년간

5년간

5년간

「보조 의 리에 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여, 담보제공 등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 제69조에 따라 요재산에 하여

는 농식품부장 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융

기 (농업보조  취 기 )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장비 등 리 장을 

공시하는 등 정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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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사업자에 한 사업추진 황, 정부지원자 의 활용

황 등을 검하여 사업부실화  부당집행 사  방지

  ◦ 사업추진 검결과 지원 규모, 지원체계, 사후 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

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  추진

  ◦ 사업자 자 집행 등 사후 리  검일정 

    - 상조직 : 시․도  시․군

    - 검일정 : 분기별 1회 이상

    - 검반 : 농림축산식품부(주 ), 시․도 합동 지방문 검

  ◦ 검항목 : 사업추진 실 , 보조  집행 황, 세부시행계획 정성 등

   * 사업 검 등 사후 리는 FTA기 운용규정 제29조에 의거 기 수탁 리자와 합동 

는 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나 . 제  재

  �%��&'(․�)

  ◦ 시․도지사는 사업 상자가 지원 자격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

을 지원받은 농가에 해서는 당해 액을 회수 조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6 . 성 과 측 정 단 계

  ○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참조

 7 . 사업평가   환 류 단 계

  ○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참조

Ⅳ. 2016 년도 사업신 청  수 요 조 사  기타 사항

 1. 2016 년도 사업수 요 조 사

  ○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참조

 2. 2016 년도 사업신 청   지원 상 자  선정 안 내

  ○ 2015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용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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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과 원 규 모 화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 석 기 은  농림축산식품부  원 경 과 입 니 다 .

담 당기 담 당과 담 당자 화 번 호

농림축산식품부 원 경 과

과  장 이 식

사무  진필식

주무  박명훈

044-201-2251

044-201-2254

044-201-2255

한국농어 공사 농지사업1
부  장 배석구

차  장 김욱수

061-338-5881

061-338-5882

Ⅰ. 사업개 요

 1. 목   

  ○ 과원매매․임 차를 통해 과수 업농육성 상자 등의 과원규모를 확 하고 

과원을 집단화함으로써 경쟁력  개방 응력 제고

  ○ 고 유능한 인력을 농 에 유치하여 규모화⋅ 문화된 과수경 체로 육성

 2. 근 거 법 령

  ○ 「자유무역 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한 특별법」 제5조

 3 .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단  : 백만원)

구    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합  계 184,624 27,560 27,260 27,260 45,008

ㅇ과원매매사업 151,624 22,800 22,800 22,800 37,200
 - 융  자 151,624 22,800 22,800 22,800 37,200
ㅇ과원임 차사업 32,953 4,760 4,460 4,460 7,808
 - 융  자 32,953 4,760 4,460 4,460 7,808

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1. 사업 상 자

  ○ 과원매도‧임 상자

    - 비농가, 업(轉業)․은퇴 는 과원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비농업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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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원매입‧임차 상자

    - 과수 업농육성 상자,「2030세  농지 지원 상자」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의 자, 과수를 주작목으로 설립된 법인 등, 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 상농지

    - 「농어업․농어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어 지역안의 과원

(실제 이용 황기 )

 2. 지원 자 격   요 건

  가 . 과 원 매 매 사업

   (1) 지원자격  요건(아래의 요건  한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자)

    ○ 과수 업농육성 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재 만 

64세 이하(2015년도의 경우 195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과원 경 규모가 0.5ha(시설의 경우 0.3ha) 이상인 자('15년도는 0.3ha 이상)

      * 경 규모는 동일세 가 소유 는 임차하여 경작하는 과원기 (이하 같음)

     - 후계농업경 인으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에 업농육성 상자로 선정된 자의 

경우에는 과원 경 규모가 0.3ha(시설의 경우 0.1ha) 이상인 자

    ○ 과수를 주작목으로 하여 설립된 농업법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 「농지법」 제2조제3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 

제91조(농업법인의 지원요건  사후 리기 )의 기 에 합한 농업법인

      - 법인이 직  경작하고 있는 과원이 농조합법인은 3ha이상, 농업회사

법인은 5ha이상

      - 과수재배경력 3년 이상인 법인

   (2) 지원 제외자

    ○ 과원규모화사업(농지규모화사업 포함) 원리  연체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등 

융부담 능력에 한 경 진단 실시결과 부 합한 자

    ○ 본인 는 배우자가 안정 인 타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외의 종합

소득 액(본인  배우자 합산)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허 ·담합으로 지원받은 자

    ○ 과원규모화사업자 을 지원받은 이후 자기 경 과원을 고의로 매도 는 

임 하여 경 규모를 축소한 자. 다만,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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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호에 따른 시설로 용한 경우와 종 면

으로 자력 확 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재 재배하고 있는 주된 작목 이외의 작목이 식재된 과원을 매입 신청하는 자

 단, 주 작목 과수의 경제  수령 과로 주 작목 환이 필요한 경우는 지원

    ○ 당해 과원의 당  소유자와 부부, 형제자매 는 직계존비속인 자. 다만, 기혼인 

형제자매로서 세 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과원규모화사업자 을 지원받은 농업법인의 사원, 주주, 조합원

    ○ 지원 상자 주소지와 동일 는 연 한 시‧군지역 이외의 과원을 매입하

고자 하는 자. 다만, 과원규모확 를 하여 주 경작지를 동일 는 연

한 시‧군지역 이외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주소지 이  후 지원 가능

(주소지 이 은 1회에 한함)

    ○ ｢농어업경 체 육성  지원에 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농업법인

  나 . 과 원 임 차사업

   (1) 지원자격  요건 

    ○ 과원매매사업 지원자격  요건과 같음

   (2) 지원 제외자

    ○ 과원매매사업 지원 제외자와 같음. 다만, 경 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지원받은 자는 경 회생기간에도 농지임 차 지원 가능

 3 . 지원  상 농지

  가 . 과 원 매 매 사업

   (1) 매입 상과원

    ○ 「농어업․농어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어 지역안의 과

원(과수목  과원 운용‧ 리를 한 과원내 시설물의 토지 포함)

   (2) 매입 우선순

    ○ 한국농어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상기 매입 상 과원을 다음 순 에 

따라 매입하며 우선순 가 같을 경우에는 규모가 큰 과원을 우선 매입

      - 과원폐업지원사업에 의해 양도하고자 하는 과원

      - 업(轉業)‧은퇴를 해 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의 과원 

      - 비농가  비농업법인 소유 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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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법」 제10조에 따른 농지처분 의무기간내에 있는 농지(과원)  

과원매입 희망자의 규모화‧집단화에 기여가 가능한 과원

      - 국․공유의 과원, 담보권실행 등에 의한 경매과원

   (3) 매입 제외 과원

    ○ 식재된 과수목의 수령이 많아 경제성이 없다고 단되는 과원

    ○ 공사에서 과원  농지매매사업자 으로 지원한 과원. 다만, 다음의 경우

에는 매입 가능

      - 지원받은 농업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된 과원( 농승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 매제한기간(8년)이 경과되고 채권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로서 지원자가 

고령 은퇴 는 업․이농하고자 하는 자의 과원

      - 경매로 인하여 매매사업 지원 상자외의 자에게 매도된 후 1년 이상 경작된 과원

      - 채권확보를 해 「농지법」 제13조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각종 개별법에 의한 개발계획구역  정지내의 과원(세부사항은 「한

국농어 공사  농지 리기 법 시행령」 제19조의7제2항에 따른 농지)

    ○ 「토양환경보 법」 제5조에 따른 토양오염도 측정결과 오염토양으로 

명된 후 복구되지 않은 과원

    ○ 자연재해 등으로 형질이 변경되어 과수경작에 부 합한 과원

    ○ 소유권이외의 권리나 처분의 제한이 있는 과원. 다만, 국가기간시설로 인

한 지상권‧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매입 정자가 인정(인정서 징구)하

고 공사의 채권확보에 지장 없는 경우에는 매입 가능

    ○ 2인 이상의 공유과원으로써 일부 소유자가 자기 지분만 매도하고자 하는 과원. 

다만, 다른 공유자 1인에게 잔여 지분 부를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

  나 . 과 원 임 차사업

   (1) 임차 상과원

    ○ 「농어업․농어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어 지역안의 과

원(과수목  과원 운용‧ 리를 한 과원내 시설물의 토지 포함)

   (2) 임차 우선순

    ○ 과원소유자가 공사에 임 한 과원으로서 임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공사에 

계속 임 하고자 하는 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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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轉業)‧은퇴를 해 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의 과원

    ○ 비농업인 등의 소유 과원

   (3) 임차 제외과원

    ○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임 차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과원

    ○ 식재된 과수목의 수령이 많아 경제성이 없다고 단되는 과원

    ○ 공사에서 과원  농지매매사업자 으로 지원한 과원

    ○ 각종 개별법에 의한 개발계획구역  정지내의 과원(세부사항은 ｢한국

농어 공사  농지 리기 법 시행령｣ 제19조의7제2항에 따른 농지)

    ○ ｢토양환경보 법｣ 제5조에 따른 토양오염도 측정결과 오염토양으로 명

된 후 복구되지 않은 과원

    ○ 자연재해 등으로 형질이 변경되어 과수경작에 부 합한 과원

    ○ 소유권이외의 권리나 처분의 제한이 있는 과원. 다만, 국가기간시설로 인한 

지상권‧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매입 정자가 인정(인정서 징구)하고 

공사의 채권확보에 지장 없는 경우에는 임차 가능

    ○ 공사에서 임차한 과원  임 인의 귀책사유로 계약만료  임 차계약이 도

해지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과원. 다만, 소유권이 이 된 경우 임차 가능

 4. 지원 자 의  사용 용 도

  ○ 과원매매사업

    - 공사가 비농가, 업(轉業)‧은퇴 는 과원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법인 소유과원을 매입하여 이를 과수농가에게 매도

  ○ 과원임 차사업

    - 공사가 비농가, 업(轉業)‧은퇴 는 과원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법인으로부터 과원을 임차하여 과원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를 희망하는 과수농가에게 임

 5. 지원 형 태

  ○ 재원 : 자유무역 정이행기 (FTA기 )

  ○ 지원기

구   분 융자 리 상환기간  방법

․과원매매 연리 2.0%  연령에 따라 15～30년 원  균분상환‧거치식상환

․과원임 차 무이자  5～10년 원  균등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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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원매매  임 차 지원한도(매매:기존 소유규모, 임차:기존 임차규모 포함)

    - 과수농가 : 3ha

    - 과수를 주 작목으로 하여 설립된 농업법인 : 10ha

 6 . 지원 한 도액  기   방 법

  가 . 지원 한 도

    ○ 과원매매 : 제곱미터(㎡)당 12,100원(과수목 포함)

    ○ 과원임 차 : 임차료는 공사가 당사자와 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

  나 . 지원 방 법

   ( 1)  과 원 매 매 사업

    (가) 지원 상자 선정

     ○ 공사 지사장은 지원 상자를 확정하기 에 체 신청자를 상으로 다

음의 순 에 따라 지원 우선순 (1인 신청시는 생략)를 정하여 선정

       - 과수재해보험 가입자, GAP 인증을 받은 과수농가

       -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시행주체(참여조직 등)와 공동선별‧공동계산 

등의 방법으로 출하실 이 있고, 출하약정을 체결한 과수농가

       -「2030세  농지 지원 상자」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의 자

       - 업(轉業)․은퇴를 하여 농규모를 축소코자하는 농가의 과원을 

매입코자 하는 자

       - 농업인 등의 소유 과원을 매입코자 하는 자

       - 매입신청 규모가 큰 자

       - 배(신고품종 한정)농가 지원시 수분수 용으로 국내육성품종(황 , 화산, 추황배, 

조이스킨 등)을 20%이상 고 했거나 식재한 자

  ( 2)  과 원 임 차사업

    (가) 지원 상자 선정 : 과원매매사업 지원 상자 선정방식 용

    (나) 공사가 과원 임차시 임차료결정, 임차계약체결  임차료지  방법 등

     ○ 임차기간 : 5～10년

     ○ 임차료의 결정

       - 임차료는 공사가 당사자와 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하되 지역 행 

임차료 범 를 과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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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계약의 체결

       - 공사는 과원소유자와 과수목의 과실수확 가능 연수 등을 고려한 임차 

기간  임차료 의가 완료된 때에는 임차 계약을 체결

       - 공 사는  채 권 확보 를  해  임 차권 설 정 등 기 는  근 당권 설 정 등 기를 

하 거나 다음 어느 하나의 보증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 인(과원소유자)이 부담

    (다) 공사가 임 하는 과원의 임 료결정, 임 계약체결  임차료납부 방법 등

     ○ 임 료의 결정 : 공사가 선지 한 임차료 총액으로 결정

 7 . 과 수  업농육 성 상 자  선정

  가 . 업농육 성 상 자  신 청 자 격

   ○ 업농육성 상자로 발  가능성이 있고,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재 만 

55세 이하(2015년도의 경우 196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농업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가능  

    - 과원 경 규모 0.5ha(시설의 경우 0.3ha) 이상인 자로서 최근 3년 이상 과

수를 주된 작목으로 하여 업 으로 경 하고 있는 농업인

    - 과수분야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내의자, 농과계 졸업자, 40세 

이하 농업인은 경 규모가 0.3ha(시설의 경우 0.1ha) 이상인 경우도 포함

    - 다만, 만 56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는 농기반을 승계할 농승계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과원규모화사업을 기 지원받은 농가는 농

승계자 없이 64세까지 신청 가능)

      * 과수재배 경력확인 : 농지원부, 농업경 체등록제 는 이장 등의 확인

      * 단, ‘15년도에는 만 60세 이하, 과원경 규모 0.3ha 이상인 자

< %�1234�56>

㉮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으로서 사업신청시까지 1년이상 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일시 으로 농을 단하고 있는 자 포함)

㉯ 직계비속으로서 후계농업경 인으로 선정된 자와 농업계학교를 졸업한 자 

는 농업계학교에 재학 인 자로서 졸업후 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이 경우 농 경력의 제한은 없음)

  나 . 신 청 자 격  제 한

   1) 정책자 (운 자 을 제외한 농지, 시설자   농기계자  등)을 지원 받은 

농조합법인 는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법인”이라 한다)의 사원, 주주,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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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허 ‧담합 부당지원을 받아 업농육성 상자 자격이 취소된 자

   3) 사후 리 반으로 업농육성 상자 자격이 취소된 자가 반사유 발생 

이 으로 원상회복하지 아니한 자

   4) 본인 는 배우자가 안정 인 타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외의 종합

소득 액(본인  배우자 합산)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5) 농가단 로 과 밭작물과 복되어 과수 업농육성 상자를 신청하는 자

  다 . 상 자  선정

   ○ 추진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원 경 과

   ○ 선정기  : 한국농어 공사

     - 신청서와 업농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할 지사에 신청(연 )

   ○ 선정방법 : 「 업농육성사업 신청자 평가항목  평정방법」에 따라 

업농육성 상자 선정 추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2030세  농지지원 상자」로 선정된 자는 업농육성 상자에 선정된 

것으로 갈음

     * 선정기 , 선정 차, 업농육성 상자 선정 추진 원회 구성 등 세부 인 사항

은한국농어 공사 업무지침에 명시

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1. 사업신 청 단 계

  가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성과목표, 재정투입 계획  지 요건 등을 반 한 사업

시행지침을 공사에 시달( 년도 12월말 까지)

  나 . 한 국 농어 공 사

 ○ 공사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사장(각 지사 포함) 명

의로 문지, 공사 홈페이지  공사 할지사 게시  등에 10일 이상 공고(1월말)

  다 . 사업 상 자

 ○ 사업 상자는 연  수시 신청가능하며, 과원매도신청서, 과원매입신청서 등 

해당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비하여 거주지 할 공사 지사에 제출

   - 신청서  구비서류 : 공사 과원 농규모화사업 업무지침에 의함

     * 공사 본사․지역본부․지사에 비치  농지은행포탈(www.fbo.or.kr) 자료실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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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자  선정 단 계

  가 . 한 국 농어 공 사

 ○ 지원 상자 선정

   - 공사 지사장은 수된 매입신청서, 사업계획서  지조사결과를 고려하

여 지원우선순 에 따라 상자 선정

 3 . 세 부 계 획 수 립   시행 단 계

  가 . 한 국 농어 공 사

 ○ 공사 사장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 에게 승인 요청

(사업지침 시달 후 30일 이내)

 ○ 사업시행계획의 공고

   -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 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확정된 사업시행계획의 

개요를 공사 각 지사 게시  등에 10일 이상 게시 공고(1월말)

 ○ 경 지도

   - 시‧도지사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융자취 기 장은 사업 실 이 

우수한 자가 자 지원을 요청한 경우 농 발  련 각종 투융자 자 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사업추진실  보고

   - 공사는 과원 농규모화사업 추진실  보고서를 종합하여 분기별로 장 에

게 보고(분기 다음달 15일까지)

 ○ 업무지침의 운

   - 공사는 과원 농규모화사업의 지원목  달성  지원농지의 효율 인 리를 

하여 이 지침의 범  내에서 별도 업무지침을 운 할 수 있음

  나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사의 사업시행계획을 심사하여 승인 시달(사업승인 신

청서 수 후 30일 이내)

 4. 자 배 정 단 계

  가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사업담당기 인 공사에 자 배정  시달

  나 . 한 국 농어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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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는 확정된 자 집행계획에 따라 자 소요시 기 수탁 리자에게 소요자  

여신청(기 수탁 리자는 자 집행범  내에서 자 을 여)

   - 자 의 여  지원 받은 농업인으로부터 상환된 원리  상환 차에 한 

세부사항 등은 자유무역 정이행지원기  운용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 공사는 각 지역본부별 산집행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자 을 배정하되, 각 

지역본부별 자 소요 황을 수시 악하여 기 사업비 배정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

 ○ 공사 각 지역본부  지사에서는 배정된 산 범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원 을 해당 과수농가에 지

 5. 이 행 검단 계

  가 . 사후 리

 �+ ,-.�

  1)  과 수 농가  리

  가) 리기간 : 자 지원 상환기간이 최장기인 융자 의 상환만기까지

  나) 사업추진상황 등 검

  ○ 공사 사장(지사장)은 지원 받은 과수농가 등의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검

  2)  지원 과 원  리

  가) 사후 리 상황조사

 ○ 공사는 년도 12월말일까지 과원의 매매, 임 차사업으로 지원한 과원  

지원받은 자에 하여 당해연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조사

  나) 매‧임 ‧ 용 등의 동의

 ○ 공사는 과원을 매입한 자로부터 당해 과원의 매‧증여, 임 ‧ 탁경 , 용 

등의 동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동의

  다) 공공용지 편입  농지 용시 조치

 ○ 공사의 동의로 과원을 매하거나 과원을 용할 경우에는 공사 지사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면  이상의 과원을 새로 구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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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공사를 통한 사후 리 

등 장실태 검(분기 1회 이상)

《제 재 》

가. 과수농가 리

(1) 계약해제‧해지 사유

 ○ 허 ‧담합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경우

 ○ 지원받은 과수농가가 지원자 을 지원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본인 는 농업후계인력이 사망, 신병, 출, 업, 사업포기 등으로 실제 농

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산, 행방불명 등 한 신분  신용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과원을 지원받은 이후 소유과원(공사지원 과원 포함)을 고의로 증여‧매도 

 임 ‧ 하여 경 규모를 축소한 자로서 경 규모 축소 익년도부터 2년 

이내에 종  면 으로 과원경 규모를 확 하지 않은 경우.

 ○ 공사 지원과원을 매 등의 행 제한특약사항에 반하여 매제한기한(8년)

이내에 매 는 증여하여 경 규모를 축소한 때에는 6월 이내에 소유자 

명의로 원상회복 하지 않은 경우

(2) 시정조치  지원  등의 회수

 ○ 공사 지사장은 계약해제해ּ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15일 이내

에 시정하도록 즉시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

원자 을 상환(반납)하도록 통보

 6 . 성 과 측 정 단 계

 ○ 매년 과수 업농 생산량 비 을 평가

   - 조사기  : 한국농어 공사

   - 조사내용 : 과수 업농생산량, 총과수생산량

 ○ 과원 농규모화사업 지원농을 상으로 만족도 악  제도상의 미비 으

로 인한 불만요인 등을 악하여 정책  사업추진 지침에 반

   - 조사 상 : 과원 농규모화사업을 지원받은 농가 등

   - 주    최 : 한국농어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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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사업평가   환 류 단 계

  가 . 사업평가

 1) 원 칙

 ○ 매년 과수농의 경 규모 확 실 을 평가, 2017년까지 정 농규모(1.5ha)를 

갖추고 기술농업을 실천하는 과수 업농 25천호를 육성하여 체 과수 생산

량의 60%를 담당토록 하는 장기 사업목표의 원활한 달성 도모

 2) 사업평가실시 차

 ○ 평가 상 : 체 과수지원 농가

 ○ 공사 사장은 매년 사업시행계획 수립시 「사업성과평가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 에게 승인 요청(사업지침 시달 후 30일 이내)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성과평가계획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을 승인․시달

(사업승인 신청서 수 후 30일 이내)

 ○ 공사 사장은 과수농가 개별 경 면 을 토 로 사업성과 자체평가서를 작성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 에게 제출(익년도 2월)

 ○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사의 사업성과 자체평가서에 한 지실사를 통한 검증 후 확정(익년도 3월)

  나 . 환  류

 ○ 사업성과 평가결과를 토 로 장기 사업목표 검, 기재정계획  익년

도 산에 반 (익년도 4월)

 ○ 당해 연도 실 지표 80%이하 달성시 익년도 정부 산 감액

Ⅳ. 2016 년도 사업신 청  수 요 조 사  기타 사항

 1. 2016 년도 사업수 요 조 사

 ○ 사업참여 의향 등을 설문조사하여 익년도 사업물량  소요사업비 추정에 반

   - 사업추진에 한 만족도 조사시 병행 실시

 2. 2016 년도 사업신 청   지원 상 자  선정 안 내

 ○ 2015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용하여 신청



��������	

Ⅰ. 생산  유 통 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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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산림경 계 획 작 성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산림청 사유림경 소득과 입니다.

담 당기 담 당과 담 당자 화 번 호

산림청 사유림경 소득과
과  장 이문원

사무  김종근

042-481-4190

042-481-4191

Ⅰ. 사업개 요

 1. 목   

  ○ 산림경 계획 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민유림에 한 조림·육림·벌채·

임도시설·소득사업 등 계획 인 산림경 을 통해 산림의 공익 ·경제  가치 증진

 2. 근 거 법 령

  ○ 산림자원의 조성  리에 한 법률 제13조 제1항

  ○ 산림자원의 조성  리에 한 법률 제6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3 .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단  : 백만원)

구    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합  계 13,348 1,152 1,094 1,540 계속
국  고 6,674 576 547 770 -
지방비 6,674 576 547 770 -

ㅇ산림경 계획작성 13,348 1,152 1,094 1,540 계속
 - 국  고 6,674 576 547 770 -
 - 지방비 6,674 576 547 770 -

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1. 사업 상 자  

  ○ 민유림(공유림·사유림) 소유자

 2. 지원 자 격   요 건

  ○ 지원 상자  공익용 산지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산림사업이 제한을 받는 임지는 

제외(공유림은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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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도로부터 국가  시․도 지원 산 확정 통지를 받은 시․군에서는 자체 

산지원을 포함한 세부 사업추진계획을 수립·시행

  ○ 선정기   우선순

   ① 독림가·임업후계자의 소유산림, 업경 계획구, 리경  산림

   ②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한 산림, 임업진흥권역 내 산림

   ③ 보 산지  임업용 산지

   ④ 일단의 면 이 큰 산림

   ⑤ 기타 산림사업 우선 실행이 필요한 산림

  ○ 시·군에서는 산림경 계획 작성 상 산림 황을 악하고, 상산림의 산주가 

산림경 계획 수립  인가를 받아서 체계 인 산림경 을 하도록 권장

  ○ 산주의 신청  동의를 받아 산림경 계획 작성 비용 지원 상자를 선정하여 

산림경 계획 작성  검토 후 인가하고, 작성경비를 지원

   - 시장․군수가 산주의 동의를 받아 산림조합, 산림기술자에게 탁하여 수립한 

산림경 계획의 경우 산주의 확인을 거쳐 산림경 계획 인가와 동시에 수탁 

사업자에게 작성경비 지

   - 인가한 산림경 계획서는 반드시 산주에게 통지 의무화

 3 . 지원 상

  ○ 산림경 계획을 작성하여 인가 받은 산주

 4. 지원 자 의  사용 용 도

  ○ 산림경 계획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5. 지원 형 태   사업 의 무 량

  ○ 지원형태 : 보조(국 비  50%, 지방 비  50%)

  ○ 사업의무량 : 민유림 부

 6 . 지원 한 도액  기   범

  ○ 산림경 계획을 작성하여 당년도에 산림경 계획 인가를 받은 산림에 하여 지원

  ○ 지원단가 : 15,200원/ha( 산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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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1. 사업신 청 단 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다음 연도의 산림경 계획 작성지원 산의 요구  편성지침을 

시․도에 시달하고 시․도로부터 사업량  산 소요액을 신청 받아 산 확보 추진

 지 자  체

  ○ 시․도는 시․군․구(이하 “시․군”이라 한다)로부터 산림경 계획 작성 

정 사업량  산의 소요액을 악하여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산림청에 

다음 연도 산림경 계획 작성지원 사업량  산 소요액을 제출( 년도 3.31까지)

  ○ 시․군에서는 다음 연도 산림경 계획 작성 정 사업량  산 소요액을 

악하여 시․도에 산지원 요청서를 제출( 년도 2.28까지)

 산  주

  ○ 산주는 산림경 계획 작성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군(산림부서)에 제출

   - 소유산림에 하여 산림경 계획을 작성할 정년도의 년도 1월20일까지 

시․군에 산지원 요청서(사업 신청서) 제출

   - 산림경 계획 인가신청서 제출시 경비지원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

   

산 림 청 시 ․ 도 시 ․ 군 산   주

◦ 계획수립 

   총

◦ 산확보

⇔ ◦ 시ㆍ군 사업

   계획 총

◦ 시․군 산

   배정

⇔ ◦ 경 계획 작성

   홍보  권장

◦ 상자 선정

◦ 인가  산

   집행(보조 지 )

◦ 사후 리

⇔ ◦ 사업신청

◦ 경 계획 작성

    경비지원 요청

◦ 경 계획에 의한

   시업

  ○ 산주가 직  작성하지 않고 시장․군수를 통해 산림조합, 산림기술자에게 탁

하여 산림경 계획 작성할 경우 ‘ 탁 동의서’를 첨부한 자율사업 신청서를 

산림경 계획 작성 인가 신청 정년도의 년도 1월 20일까지 시․군에 제출

   - 이 경우에 산림경 계획 작성 탁에 따른 작성경비는 탁사업자에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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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자  선정 단 계

 산 림 청

  ○ 확보된 산 범 내에서 각 시ㆍ도에서 신청한 다음연도 사업량을 기 으로 

년도 10월 15일까지 사업량  보조 산을 시․도별로 배분하여 통지

  ○ 확보 결정된 산에 한 분기별 배분계획 시달  분기별 산 배정

 지 자  체  

  ○ 시․도는 정부 산의 배분계획에 따라 시․도 산 확정  시․군별 산

배분 확정 통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 제41조(시ㆍ도 산의 배분계획 

확정  통지)에 따라 시․도지사는 같은 규정 제40조에 의한 정부 산의 

배분계획에 따른 산의 시․군별 배분계획을 확정하여 사업 정년도의 

년도 12월 31일까지 시․군에 통지

  ○ 시․군에서는 산림경 계획 작성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산주에 하여 격

심사를 거쳐 지원 상 산주를 결정하여 통지

  ○ 산림경 계획작성사업 지원신청자가 부족할 경우 산주의 동의를 받아 상지를 

추가로 선정

   - 산림경 계획 기간이 만료되는 산림, 독림가․임업후계자 소유산림, 업경

계획구내 산림, 임업진흥 진 지역내 산림 등의 산주에게 산림경 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을 경 할 것을 권장하고, 반드시 작성 의사가 있는 산주의 

동의를 받아 산림경 계획 작성을 탁

     * 산주의 동의가 없는 경우 작성경비 지원 상에서 제외

 산  주

  ○ 시장․군수로부터 산림경 계획 작성경비 지원 상자 선정통지를 받으면 

산림경 계획을 작성하고 인가 신청

  ○ 산주는 산림경 계획 인가신청서 제출시 산림경 계획 작성경비 지원 신청서를 

함께 제출

   - 산주가 탁을 동의한 산림경 계획 작성의 경우 인가신청서  경비지원 신청서 

제출은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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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세 부 계 획 수 립   시행 단 계

 지 자  체  

  ○ 시․도로부터 국가  시․도 지원 산 확정 통지를 받은 시․군에서는 자체 

산지원을 포함한 세부 사업추진계획을 수립·시행

    * 선정기   우선순  : Ⅱ-2 지원자격  요건 참조

  ○ 산림경 계획 작성 상 산림 황을 악하고 상산림의 산주에게 산림경

계획 수립  인가를 받아서 체계 인 산림경 을 하도록 권장

  ○ 산주의 신청  동의를 받아 산림경 계획 작성 비용 지원 상자를 선정하여 

산림경 계획 작성  검토 후 인가하고, 작성경비를 지원

   - 시장․군수가 산주의 동의를 받아 산림조합, 산림기술자에게 탁하여 수립한 

산림경 계획의 경우 산주의 확인을 거쳐 산림경 계획 인가와 동시에 수탁 

사업자에 작성경비 지

   - 인가한 산림경 계획서는 반드시 산주에게 통지를 의무화

 산  주

  ○ 소유 산림에 한 산림경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산림경 계획 

인가신청서 제출 시 산림경 계획 작성 경비지원 신청서를 함께 제출

   - 시장ㆍ군수는 산림경 계획 인가신청서에 하여 검토 후 타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인가하고 보조  지

  ○ 산주는 인가받은 산림경 계획에 하여 계획 로 산림사업 실행

4. 자 배 정 단 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국고지원 산 배정계획을 확정하고 시․도에 통지  산배정 실시

 지 자  체  

  ○ 시․도는 사업 산 배정계획 확정 통지를 받은 국고  시․도 소  지방비에 

한 시․군별 배정계획을 확정하여 시․군에 통지하고 산배정

  ○ 시․군은 시․도로부터 배정받은 국고  시․도 부담 지방비와 시․군 부담 

지방비를 확보하여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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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 행 검단 계   사후 리 단 계

 《사후 리 》

 지 자  체  

  ○ 산주로부터 제출되는 산림경 계획 인가 신청서를 검토 후 타당하다고 인정

되면「산림자원의 조성  리에 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3항 련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산림경 계획 인가서 교부

   - 산림경 계획서상의 산림소유자와 공부상의 산림소유자가 일치하는지의 여부

   - 산림경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계획되어 있는지 여부

   - 벌채계획의 경우 기  벌기령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 기타 산림경 계획이 지상황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 시장․군수가 산주의 동의를 받아 탁을 통해 산림경 계획을 수립할 경우 

산주의 의사 확인 「산림자원의 조성  리에 한 법률 시행규칙」제

7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경 계획을 인가

  ○ 인가된 산림경 계획에 따라 산림사업이 실행되도록 년 2회 이상 지도․ 검을 

하고 실행 실 은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에 입력

     * 산림경 계획에 의한 사업실행 실 이 부진할 경우 산림경 계획 인가취소를 통

하여 부당하게 지방세 감면을 받지 않도록 조치

  ○ “산림경 계획 작성 황  실행 상황” 보고

   - 산림경 계획 작성 계  당년도 작성 황 보고

   - 당년도 산림경 계획 사업실행 실  보고서 제출

  ○ 국고 보조  정산보고서 제출

 《제 재 》

 지 자  체  

  ○ 산림경 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행하지 아니하거나 

실행률이 50%이하로 조할 경우 산림경 계획 인가 취소

  ○ 산림경 계획을 인가받은 로 산림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산주의 동의를 

받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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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경 계획에 따라 실행하는 사업에 하여는 사업비 우선 지원

  ○ 산림경 계획을 허 로 작성하는 등 보조  부당사용이 확인될 경우 산림

경 계획 인가를 취소하고 보조 을 회수(「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제61조)

 6 . 사업평가   환 류 단 계

  ≪ 사업 평가  ≫

  가 . 원  칙

  ○ 산림경 계획 작성 사업 추진 성과목표인 산림경 계획 작성을 조사․분석

하여 사업추진에 반 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 증진과 사업성과 극 화를 도모

  나 . 사업평가  요 령

  ○ 평가주 기  : 산림청 재정성과평가 주 부서 

  ○ 평가기간 : 매년 재정성과 사업추진 기간

  ○ 평가 상 : 산림경 계획 작성사업 추진 실

  ○ 평가기  : 재정성과사업 평가 기 에 의함

  다 . 사업평가 실 시 차

  ○ 성과지표  산림경 계획 작성률

   - 시․도로부터 당년도 산림경 계획 작성  실행 실 을 연보로 제출 받아 

산출(임업통계연보로 확정)

   - 산림경 계획 작성률(%) = (당해연도 작성면 /당해연도 산림경 계획 작성 

계획면 ) × 100

 ≪ 환 류  ≫

  ○ 재정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산 증액 등 인센티  부여

   - 평가결과 부실 시․도는 산 축소 등 페 티 부여

  ○ 사업성과 목표 달성 여부에 따른 분석을 통해 차기 사업추진계획에 반 함

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성과 극 화 도모에 활용

  ○ 발굴된 문제   개선사항에 하여 정책에 반 하여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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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016 년도 사업신 청  수 요 조 사  기타 사항

 1. 2016 년도 사업수 요 조 사

  ○ 시장․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리사업 기본규정」제24조 내지 제27조에 

따라 농림사업 신청방법 공고, 농림사업 안내 등을 홍보하고, 산림경 계획 

작성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산주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상자를 선정

  ○ 산주의 신청이 부족할 경우 산림경 계획 인가기간 만료 산림, 독림가․임업

후계자 소유 산림, 면  산림, 임업진흥권 내 산림 등의 산주에게 산림경

계 획 에  의 한  산림경 의  필요 성 , 지원 사항  등 을  홍 보 하 고  산림경 계획 

작성을 권장

 2. 2016 년도 사업신 청   지원 상 자  선정 안 내

  ○ 신청서 제출기  : 시․군

  ○ 신청자격 : 산림경 계획을 작성하여 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

  ○ 신청 차

시․군(산림과)

⇔

산  주

 o 산림경 계획 작성 권장

 o 사업신청  지원 상자 선정 안내

  - 게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

o 산림경 계획 작성  인가 받을 

정년도의 년도 1월 20일까지 

신청서 제출

o 산림경 계획 작성  인가 신청시 

경비보조 신청

  ○ 구비서류

   - 별첨 ‘산림경 계획작성 사업 신청서’

  ○ 지원 상자 선정

   <선정기   우선순 >

    * Ⅱ-2 지원자격  요건 참조

   <선정 차>

   ① 산림경 계획 미작성 산림  작성년도가 도래한 산림소유자 악(시․군)

   ② 산림경 계획 작성 권장(시․군)

   ③ 산림경 계획 인가  보조  신청(산주)

   ④ 보조  교부(시․군)



- 519 -

[별지 제1호 서식]

산림경 계 획  작 성  사업 신 청 서

상 사업
 

 

신 청 자

 성    명 :

 주    소 :

 연 락 처 :

 산림 치  면 : 

소     요

산규 모

 총 액         백 만 원 (국고       지방비        자부담      )

 ※ 보조율 : 국고 50%, 지방비 50%

사업규 모  

세  부  

사업명

  

※ 세부사업명 : 조림, 숲가꾸기, 입목생산, 소득사업, 임도 등 시설에 한 계획 연도 

 물량 등 필요사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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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 산림사업종 합 자 지원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산림청 사유림경 소득과 입니다.

담 당기 담 당과 담 당자 화 번 호

산림청 사유림경 소득과
과  장 이문원

사무  김종근

042-481-4190

042-481-4191

산림조합 앙회
신용사업부

(정책자 )
부장 이승

장 김창수
02-3434-7220
02-3434-7221

Ⅰ. 사업개 요

 1. 목   

  ○ 임 업인   생산자 단 체  등 에  장 기․ 리 로  정 책자 을  지원 하 여  임 업인 의 

자 난 해소와 임산업 발  지원

 2. 근 거 법 령

  ○ 「산림자원의 조성  리에 한 법률」 제64조 제1항

  ○ 「임업  산  진흥 진에 한 법률」 제4조

  ○ 「농어  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12조

 3 .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단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합  계 33,431 34,709 37,869 36,988 계속

융 자 33,431 34,709 37,869 36,988 계속

ㅇ산림사업종합자 33,431 34,709 37,869 36,988 계속

 - 융  자 33,431 34,709 37,869 36,988 계속

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1. 사업 상 자  

  ○ 해당분야의 사업계획서와 련서류를 제출하고 융기 의 출 심사평가를 

통해 사업수행능력과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은 임업인 는 문임업인, 법인

경 체, 목재수출업체, 산림조합 는 임산물 생산자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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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 자 격   요 건

  < 국 고 융 자 >

  ○ 산림경 기반조성

   - 숲가꾸기 : 숲가꾸기 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는 산림경 자

   - 임도시설 : 산림경 을 목 으로 임도를 신설 는 구조개량(보수 포함)하고자 

하는 산림소유자  산림경 자(법인․ 업체 포함)

   - 문임업인 기반조성 지원: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으로 선발된 자

  ○ 사립 수목원․휴양림 조성․운

   - 사립 수목원 조성․운  : 시․도지사로부터 사립수목원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는  수 목 원 을  등 록 한  자   수 목 원  시설 을  보완․확충하고자 하는 자

   - 사립 자연휴양림 조성․운  : 시․도지사로부터「사립 자연휴양림 조성

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산양삼 생산 : 산양삼을 재배․ 리하려는 자 는 법인경 체

  ○ 해외산림자원개발 :「해외농업개발 력법」에 따른 해외산림자원 개발사업 

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로 해외에서 당해연도 조림, 조림지 육림, 임산물 

가공시설 는 해외조림지 매수를 통한 사업실시가 확정된 자

  < 출 기 융 자 >

  ○ 문임업인육성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으로 선발된 자

  ○ 단기산림소득지원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법인경 체

  ○ 조림용 묘목생산 : 시 ․ 도 지 사 에 게  등 록 한  종 묘  생 산 업 자   정 부 계 획 

조림용 묘목생산 행자

  ○ 목재이용활성화지원

   - 목재이용․가공 시설 : 노후시설을 교체ㆍ증설  신설하고자 하는 자

   - 보드류 시설 : 보드류(PB, MDF 등) 생산시설을 설치(신․증설)  노후

시설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로서 소요액의 20%이상 자부담이 가능한 자

   - 국산원자재구입

    ▪ 국산 원목 는 국산재를 가공한 제재목․집성재 등 가공품을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 국산재를 구입하여 가공 는 사용하고자 하는 실수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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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원 상  세 부 품목

국고

융자

산림경 기반

조성

숲가꾸기  장기수종, 기타수종, 유실수종의 숲가꾸기

임도시설  임도 신설, 구조개량, 보수

문임업인

기반조성 지원
 장기수 조림․육림, 임야매입, 임도시설, 기타 임업경 자

사립 

수목원․휴양림 

조성․운

사립 수목원 

조성․운

 사립수목원 조성, 등록 수목원의 리․운 시설 보완 

 설치

사립 자연휴양림 

조성․운
 사립자연휴양림 조성․운

산양삼 생산  산양삼 재배

해외산림자원개발  산업  탄소배출권 조림․육림

출

기  

융자

문임업인육성  단기산림소득사업  기타사업

단기산림소득지원

 - 순수융자 : 표고생산자 , 밤방제탑재용차량, 단기

임산물생산, 임산물생산장비, 조경수․분재생산, 임산물

가공시설, 단기임산물수집, 임산물직거래 매, 수액자원

생산

 - 보조수반 융자 : 표고재배시설, 표고재배단지, 톱밥표고

배지시설, 밤나무 노령목 리, 밤 방제 장비지원, 밤

작업로, 친환경 밤생산, 추 생산기반 조성, 밤ㆍ잣 

생산장비, 조경수 정시설, 산림복합경 , 임산물 표

출하, 포장디자인 개선, 공동선별비 지원, 임산물 장․

건조시설, 임산물 가공지원,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

    ▪ 목재이용․가공  산림바이오매스 가공(임목 부산물  폐목재를 원료로 

가공 에 지화 하는 것)과 련된 공장등록 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서 

임목 부산물  폐목재를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 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구입  목재펠릿 구입자  : 목재유통센터

   - 수출원자재 구입 : 목재류 수출실 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

   - 임업기계화 

    ▪ 임업을 하기 한 자로서 임업기계 장비의 구입을 희망하는 자

    ▪ 임업기계장비를 생산하기 해 기자재를 구입하는 업체

  ○ 사립수목장림 조성 등 : 해당 제주특별자치도·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수목장림 리운 계획」허가를 받은 자  해당 시․도지사로부터「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허가를 받은 자

  ○ 산림조합육성 : 산림조합 앙회, 산림조합

  ○ 해외산림투자지원 :「해외농업개발 력법」에 따른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

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로서 해외에서 당해연도 조림, 조림지 육림, 임산물 

가공시설 는 해외조림지 매수를 통한 사업실시가 확정된 자

 3 . 지원 상   사용 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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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원 상  세 부 품목

조림용 묘목생산  정부계획 조림용 묘목생산, 온실시설, 양묘시설 화

목재이용

활성화 지원

목재 이용․가공 

시설

 원 목 ․ 제 재 목 ․ 목 조 주 택 용 재 ․ 공 학 목 재 ․ 목 공 ․

목 재 칩 ․ 목 재 펠릿․ 톱 밥 ․ 목 분 ․ 목 질 유 기질 비 료 ․

목탄․목 액․한지 등 목재를 이용․가공하는 시설

(보드류 시설은 제외)

보드류 시설
 간벌재  폐목재 등을 이용하는 보드류 생산시설의 

신․증설사업 는 노후시설 교체

국산원자재 구입

 국내산 원자재(임목부산물  폐목재 포함) 구입(단 국산

목재의 경우 벌채비용 등 목재생산에 소요되는 자  

제외)

유통센터

국 산목재

생산․구입  

목재펠릿 구입

 목재 유통센터의 국산목재 가공을 한 국산목재 직  

벌채․생산하거나 구입, 목재 펠릿의 수 안정을 한 

목재펠릿 수매

수출원자재 구매  수출용 목제품 생산 원자재 구입

임업기계화

 산림경 ․이용․가공용 임업기계장비(굴삭기, 트 터, 톱밥

제조기, 임업용동력집재기 등) 구입  임업기계장비의 

생산을 한 기자재 구입

사립 수목장림 조성 등  사립 수목장림 조성, 사립 치유의 숲 조성

산림조합육성
 자체특화사업  신규개발사업, 청사․유통시설․ 융 포 

설치비 등, 임산물공 ․수매․수집사업

해외산림투자지원
 산업  탄소배출권 조림․육림, 바이오에 지 조림․

육림, 임산물 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

 4. 지원 형 태   사업 의 무 량

  가 . 지원 형 태

   ① 국고 융자 : 사업비의 80～100%

    - 융자기간이 15년을 과하는 장기성 자

     *  산림경 기반조성(숲가꾸기, 임도시설, 문임업인 기반조성 지원), 사립 수목원․

휴양림 시설 조성․운 (사립 수목원 조성․운 , 사립 자연휴양림 조성․운 ), 

산양삼 생산, 해외산림자원개발

   ② 출기  융자(이차보 상사업) : 사업비의 20～100%

    - 산림사업종합자   단기성자 을 산림조합( 앙회포함) 자체자 으로 

지원 상자에게 융자하고 산림조합 출 리와 산림사업종합자  리 

차이로 인한 이자차액을 국가에서 보

    - 융자기간이 15년 이하 단기성자

     *  문임업인육성, 단기산림소득지원, 조림용 묘목생산, 목재이용활성화지원(목재 

이용․가공 시설, 보드류 시설, 국산원자재 구입, 목재 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

구입  목재펠릿 구입, 수출원자재구입, 임업기계화), 사립수목장림 조성, 산림

조합 육성, 해외산림투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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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리
지   원   율 ( % )

융 자 한 도

융 자

기 간

(거치/상환)

비

고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산림

경

기반

조성

숲가꾸기

 - 장기수종 1.0% 100 설계 액 내 20/15

 - 기타수종 1.0% 100 설계 액 내 15/10

 - 유실수종 1.0% 100 설계 액 내 10/ 5

임도시설 1.0% 100
설계 액 내에서 

1인당 2억원
20/15

문임업인 기반조성 지원

 - 장기수 조림․육림 

   (임야매입 포함)
1.0% 100

o 독림가 

 - 3억원이내

o 임업후계자 

 - 2억원이내

o 신지식임업인 

 - 1억원이내

20/15

 - 임도시설 1.0% 100 20/15

  나 . 융 자 지원 방 식( 융 자 시기)

   ① 사 융자 가능사업

    - 숲가꾸기, 문임업인 기반조성 지원, 해외산림자원개발(산업  탄소배출권 

조림  속성수와 장기수 사업), 문임업인육성, 조림용 묘목생산(조림용 

묘목생산), 산림조합 육성

     * 임야매입은「공인 개사의 업무  부동산거래신고에 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확인후 70% 범 내에서 출하고, 소유권 이 등기 후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부동산거래가격이 명시된 등기부등본상의 기재 액을 

확인․정산하여 잔액 출

   ② 자부담 집행후 잔액융자 가능사업

    - 사립 수목원 조성․운 , 산양삼 생산, 단기산림소득지원(순수 융자사업), 

목재이용․가공시설, 보드류 시설, 국산원자재 구입, 목재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구입  목재펠릿 구입, 수출원자재구입, 임업기계화, 해외산림투자

지원(조림  고무나무, 팜유나무)

   ③ 사후융자 사업(사업추진 실 에 따른 지원) 

    - 임도시설, 사립 자연휴양림 조성․운 , 단기산림소득지원(보조수반 융자사업), 

조림용 묘목생산(온실시설, 양묘시설 화), 사립 수목장림 조성, 해외산림

투자 지원(임산물 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비)

 5. 지원 한 도액  기   범

  ○ 국고융자 : 사업비의 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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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수목

원․

휴양

림시

설조

성․

운

사립 수목원 조성․운 3.0% 80 20

설계 액 

80%내에서 

1개소당 

5억원이내

10/10

사립 자연휴양림 

조성․운
3.0% 80 20

설계 액 

80%내에서 

8억원이내

10/10

산양삼 생산 3.0% 80 20

총사업비의 

80%내에서 

1억원이내

10/5

해외산림자원개발

 - 산업  

탄소배출권 

조림

속성수

(기타지역)
1.5% 100 소요액 10/3

장기수

(열 지역)
1.5% 100 소요액 17/3

장기수

(기타지역)
1.5% 100 소요액 25/3

사 업 명 리

보    조    율 ( % )

융 자 한 도

융 자

기 간

(거치/상환)

비 고
국 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문임업인육성

 - 단기산림소득사업  

기타사업
2.0% 100

o 독림가 

 - 3억원이내

o 임업후계자 

 - 2억원이내

o 신지식임업인 

 - 1억원이내

5/10

단기산림소득지원 3.0%

 - 표고생산자 80 20 사업비의80%이내 3/2

 - 밤 방제탑재용차량 90 10 사업비의90%이내 3/7

 - 단기임산물생산 80 20 사업비의80%이내 3/2

 - 임산물생산장비 80 20 사업비의80%이내 3/7

 - 조경수․분재생산 80 20 사업비의80%이내 3/7

 - 임산물가공시설 80 20 사업비의80%이내 3/7

 - 임산물직거래 매  

단기임산물 수집ㆍ 매
80 20 사업비의80%이내 3/7

 - 수액자원생산

  ․산지구입 80 20 사업비의80%이내 3/7

  ․기자재구입 80 20 사업비의80%이내 3/2

 - 표고재배시설 20 20 20 40 사업비의20%이내 3/7

 - 표고재배단지 20 20 20 40 사업비의20%이내 3/7

 - 톱밥표고배지시설 20 20 20 40 사업비의20%이내 3/7

 - 밤나무노령목 리 20 20 20 40 사업비의20%이내 3/7

 - 밤 방제장비지원 20 20 20 40 사업비의20%이내 3/7

 - 밤 작업로 20 20 20 40 사업비의20%이내 5/5

  ○ 출기  융자(이차보 상사업) : 사업비의 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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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리

보    조    율 ( % )

융 자 한 도

융 자

기 간

(거치/상환)

비 고
국 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 친환경 밤생산 20 20 20 40 사업비의20%이내 3/7

 - 추생산기반조성 20 20 20 40 사업비의20%이내 3/7

 - 밤ㆍ잣 생산장비 20 20 20 40 사업비의20%이내 3/7

 - 조경수 정시설 30 20 20 30 사업비의20%이내 3/7

 - 산림복합경 20 20 20 40 사업비의20%이내 3/7

 - 임산물상품화지원 20 20 20 40 사업비의20%이내 3/7

 -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 20 20 20 40 사업비의20%이내 3/7

 - 임산물 장·건조시설 20 20 20 40 사업비의20%이내 3/7

 - 임산물 가공지원 20 20 20 40 사업비의20%이내 3/7

조림용묘목생산

 - 조림용 묘목생산 3.0% 100 200백만원 3/2

 - 온실시설 3.0% 30 30 40 16백만원 3/2

 - 양묘시설 화 3.0% 30 30 20 20 400백만원 3/2

목재

이용

활성

화지

원

목재이용․가공시설 3.0% 80 20
개소당 

설계 액의 80%
3/7

보드류시설지원 3.0% 80 20 시설비의 80%이내 3/7

국산원자재구입 3.0% 80 20 사업비의 80%이내 3/2

목재 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 

구입  목재펠릿 구입
3.0%

 - 국산목재 생산․

구입
3.0% 80 20 사업비의 80%이내 3/2

 - 목재펠릿 구입 3.0% 100 사업비의 100%이내 3/2

수출원자재구매 3.0% 80 20
사업자당 15억원 

이내
2/3

임업기계화
3.0%

～4.0%
80 20

50백만원(구입), 

100백만원(생산) 

이내

3/7

사립수목장림 조성 3.0%

 - 사립 수목장림 조성 3.0% 80 20 사업비의 80%이내 10/10

 - 사립 치유의숲 조성 3.0% 80 20 사업비의 80%이내 10/10

산림조합 육성 3.0%

 - 단기사업 자 3.0% 100
사업설계에 의한 

소요액
3/2

 - 장기사업 자 3.0% 100
사업설계에 의한 

소요액
3/7

해외산림투자지원 1.5%

 - 산업  

탄소배출권 

조림

속성수

(열 지역)
1.5% 100 소요액 7/3

속성수

(기타지역)
1.5% 100 소요액 10/3

고무나무 1.5% 70 30 사업비의 70%이내 7/3

 - 바이오 

에 지 

조림

팜유나무 1.5% 60 40 사업비의 60%이내 7/3

바이오매스 

조림(SRC)
1.5% 70 30 사업비의 70%이내 7/3

 - 임산물 가공시설 1.5% 70 30 20억 이내 2/3

 - 해외조림지 매수 1.5% 70 30 28억 이내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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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 해외산림투자지원의 경우 별도의 해외자원개발담당 실 로세스 용

 1. 사업신 청 단 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과 사업별 세부융자지침(「산림사업

종합자  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산림조합 앙회(산림조합)  지자체에 통지

 산림조 합 앙 회 ( 산림조 합 ) ,  지자 체

  ○ 산림조합 앙회(산림조합)  지자체는 산림사업종합자 에 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한 사업 신청방법을 자체공고와 동시에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고  홍보 

     - 주요공지내용 : 사업종류,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기간, 제출기 , 

신청방법, 자 지원 상자 선정 차 등

 신   청   자

  ○ 신청자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자율사업신청서, 출신청자료  사업별 

신청서식 등)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산림조합(순수 융자사업)  지자체

(보조수반 융자사업)에 제출

     - 신청서는 사업당년도 1월1일부터 제출(사업 정 연도 내 사업추진 가능

여부와 산지원범  등을 감안하여 지원)

     - 보조수반 융자 의 경우 융자분을 자부담분에 포함하여 사업신청  사업

실행이 가능함

       * 신청 련 서류는 산림조합  지자체에 비치, 사업별 신청서식은 ‘산림사업종합

자  집행지침’ 참조

 2. 사업자  선정 단 계

 지  자   체

  ○ 지자체는 지원신청 액(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와 융자를 포함한다)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출신청자료를 산림조합에 송부하여 

사업성검토  신용조사 의뢰

  ○ 산림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성검토서  신용조사서와 사업신청서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신청자의 자 지원 우선순 안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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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된 자 지원 우선순 안  사업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심의회에 상정

하여 심의

  ○ 농림축산식품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자 지원 우선순 를 확정

     - 신청인이 원할 경우 신청자의 자 지원 우선순 안  지원 정 액과 

함께 산 는 기타의 사정에 따라 자 지원 우선순 가 변경되거나 

지원 정 액의 부 는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는 사항을 안내

  ○ 산림청의 사업별 산배분계획이 확정되면 자 지원 우선순 에 따라 사업

정년도 1.15일까지 사업계획  자 지원 상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신청자에게 통지

 산림조 합 앙 회 ( 산림조 합 )

  ○ 산림조합 앙회(산림조합)는 지원신청 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성

검토서와 신용조사서를 작성

  ○ 사업성검토서  신용조사서, 사업신청서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신청자의 

자 지원 우선 순 안 작성

  ○ 작성된 자 지원 우선 순 안  사업신청서를 융자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 산림조합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에 의한 농림축산

식품심의회에 하여 산림조합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원으로 구성된 

자체 융자심의회 구성

  ○ 융자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자 지원 우선순 를 확정

     - 신청인이 원할 경우 신청자의 자 지원 우선순 안  지원 정 액과 

함께 산 는 기타의 사정에 따라 자 지원 우선순 가 변경되거나 

지원 정 액의 부 는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는 사항을 안내

  ○ 산림청의 사업별 산배분계획이 확정되면 자 지원 우선순 에 따라 사업

계획  자 지원 상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신청자에게 통지

     * 조림, 숲가꾸기, 임도시설 지원 상자 선정결과는 자자체의 복지원 방지를 

하여 지자체에 선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 사업주 기 은  종 합 자  집 행의  효 율 성 을  제 고 하 기 하 여  지원 상 자 

선정시 지원 상자 변경에 한 확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지원 상자가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장래 망이 불투명한 경우 등 당해연도 출이 

어렵다고 단될 경우에는 상자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상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 에 상자에게 2회 이상 출을 구하고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결과를 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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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림  청

   ○ 산림청은 산림조합 앙회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산

요구서를 검토하여 산에 반 하고 최종 산안이 확정되면 사업별 산

배분계획을 확정하여 산림조합 앙회(산림조합)  지자체에 통지

 3 . 세 부 계 획 수 립   시행 단 계

 산  림  청

  ○ 산림청은「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이 수립되면 사업별 세부융자지침을 

포함한「산림사업종합자  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산림조합 앙회(산림조합) 

 지자체에 통지

 산림조 합 앙 회 ( 산림조 합 ) ,  지자 체

  ○ 산림조합 앙회는 산림청으로부터「산림사업종합자  집행지침」을 통지 

받은 후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산림청에 보고하여 승인 받은 후 산림

조합  지자체에 통지

  ○ 산림조 합 앙 회 (산림조 합 )  지자 체 는  지원 상 자 를  확정 하 고 , 확정 된 

상자에 하여 사업신청시 작성한 심사기  자료를 근거로 지원 상자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통지

 지 원   상  자

  ○ 지원 상자는 최종 선정일로부터 20일 이내 당해연도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

하여 산림조합 앙회(산림조합)  지자체에 제출

  ○ 지원 상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림조합 앙회(산림조합) 

 지자체에 변경 승인 요청

 4. 자 배 정 단 계

 신   청   자

  ○ 지원 상자는 산림조합(순수융자 )  지자체(보조포함 융자 )에 산림사업

종합자  출 을 신청하고, 산림조합에서 출  지

 산림조 합 앙 회 ( 산림조 합 ) ,  지자 체

  ○ 산림조합 앙회(산림조합)는 산림사업종합자   국고융자에 한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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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로부터 회계연도 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출

가능하다고 단되는 액을 악하여 매월 15일까지 산림청에 융자한도액 배정요청

  ○ 출기 융자(이차보  상사업)는 산림청에 융자한도액 배정요청 차 

없이 연간 총 융자한도 배정액 내에서 산림조합 앙회(산림조합)에서 자체

자 으로 출시행

     * 자 조정의 범  : 세부사업 이하 내역사업까지 포함

  ○ 국고융자는 산림조합 앙회가 산림청으로부터 융자한도액을 배정 받은 

후 농업정책보험 융원으로부터 자 을 받아, 담보권설정  채권 련 차 

이행 후 출  지

  ○ 지자체는 지원 상자의 산림사업종합자 (보조수반 융자) 출신청이 있을 때 

사업실  확인  련서류를 산림조합에 통지하고, 산림조합에서는 연간 

총 융자한도 배정액내에서 산림조합 자체자 으로 신청인에게 출

  ○ 산림조합 앙회는 출기 융자(이차보 상사업)에 따른 이차보 을 

월별로 산림청에 청구

     * 필요한 경우 산림청장은 신청 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산  림  청

  ○ 산림청 의  산림사업종 합 자 (국 고 융 자 ) 집 행 리 , 자 배 정 에  한  업무 는 

농업정책보험 융원이 수행

  ○ 산림청은 산림조합 앙회의 산림사업종합자 (국고융자) 융자한도액 배정

요청을 근거로 융자한도액 배정을 승인하고, 농업정책보험 융원에 자 배정 

승인사항 통지

  ○ 산림사업종합자 ( 출기 융자)의 이차보  월별지

    * 국고 융자사업

자 소요액 악  
자 배정요청(매월 15일) ▶

자 배정(매월 20일경)
▶

자 배분  출실행

산림조합 앙회(산림조합) 산림청(보험 융원) 산림조합 앙회(산림조합)

    * 출기  융자사업

출신청
▶

사업실   련서류 통지
▶

자 출

지원 상자 지자체, 산림조합 산림조합

 5. 이 행 검단 계

  ○ 산림청 사업자 과는 사업지원과의 조로 산림사업종합자 의 운 실태 

등을 검하여 부실화  부당집행 사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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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 실태 지도․ 검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실시

  ○ 주요 검항목

     - 사업자 선정과정, 사업계획서에 의한 사업추진 여부, 자 리 황, 사후 리 

황, 융자  집행내역 비 사업실 , 기타 융자지침  련규정 수 여부

  ○ 산림사업종합자  운 실태 검결과 지 사항이나 제도개선 사항에 하여는 

검토하여 집행지침 등에 반  추진

 6 . 사후 리 단 계

 《사후 리 》

 사업 리  주 체 ( 산림조 합 앙 회 ,  산림조 합 ,  지자 체 )

  ○ 사업 리 주체는 융자 에 한 사업 실시여부  설치한 시설 등이 지원

목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해 수시로 확인ㆍ 검 실시

  ○ 융자사업이 타인에게 상속, 양도 는 매각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 되었을 때에는 

사업자 변경 승인 차를 거쳐 융자 에 한 채무가 승계될 수 있도록 리

  ○ 지원 상자가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장래 망이 불투명한 경우 등 당해연도 

출이 어렵다고 단될 경우에는 상자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고 당  

사업신청자에게 통지

  ○ 사업추진과 련하여 문제 , 제도개선사항, 민원사항 등은 시․도  산림

조합 앙회를 통해 산림청에 보고

  ○ 산림사업종 합 자 의  검정 ․ 정 산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재 정 사업 리  기본

규정」에 따르며, 별도 액을 정한 경우 이를 용

  ○ 사업 리 주체는 융자  출  기타 융자업무에 한 서류와 부책을 일반

문서와 구분하고 상환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

 자 리  주 체 ( 산림조 합 앙 회 ,  산림조 합 )

  ○ 산림조합 앙회는 산림조합의 자 지원 실태를 연 2회 이상 검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에 보고

  ○ 산림조합에서는 개별경 체에 한 채권․채무기록 등 융정보와 경 체가 

제출한 회계기록 등을 활용하여 사후 리를 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산림조합에서는 산림경 지도원을 활용하여 임업경 체에 한 경 ․기술  

애로사항 해결을 해 필요한 기술․경 지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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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임업인의 사업계획수립을 한 조언과 상담을 강화하고 경 ․기술

진단과 처방을 제공

  ○ 출취 기 (산림조합)은 산림사업종합자  5천만원 이상 지원 농가에 하여 

연1회 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로 실시

 《제   재 》

  ○ 산림조합 앙회(산림조합)  지자체는「농림축산식품사업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제61조 규정에 따라 부당사용자 이 확인되었을 경우는 당해 

액을 회수 조치하고 사업주 기 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63조 규정에 따라 

지원 제한

  ○ 기타 일반사항은「농림축산식품사업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산림사업

종 합 자  운용규정」,「산림사업종합자  이차보 규정」,「산림사업종합

자  집행지침」, 출기  여신 련규정에 따름

 7 . 사업평가   환 류 단 계

 《사업평가 》

  ○ 산림사업종합자  사업별 융자  지원실   운용실태 악, 임업인  출

기  건의사항 등을 고려한 사업평가 실시

 《환   류 》

  ○ 산림사업종합자  사업별 융자  지원실   운용실태 악, 임업인  출

기  건의사항 등을 반 한 시행지침개정 등 제도개선

Ⅳ. 2016 년도 사업신 청  수 요 조 사  기타 사항

 1. 2016 년도 사업수 요 조 사

  ○ 산림조합 앙회(산림조합)  지자체는 산림사업종합자 에 하여 자체공고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안내하고, 사업신청자의 자 지원 우선순 를 

결정하여 산요구서를 산림청에 제출(사업 정 년도 3.31일까지)

 2. 2016 년도 사업신 청   지원 상 자  선정 안 내

  ○ 산림조합 앙회(산림조합)  지자체별 자체공고  홈페이지 게시 등 각종

매체를 통한 안내

    - 주요공지내용 : 사업종류,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기간, 제출기 , 

신청방법, 자 지원 상자 선정 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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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합   계 ( 농특회 계 ) 1, 401, 47 8 9 8 , 8 6 5 108 , 8 3 1 120, 46 3 3 6 1, 3 8 9

보    조 393,377 38,653 44,959 47,890 143,670

융    자 213,307
(6,469) (이차보 ) (이차보 ) (이차보 ) (이차보 )

지 방 비 262,619 23,664 25,008 28,218 84,654
자 부 담 532,175 37,102 38,864 44,355 133,065

※ 임산물생산자조직육성
   (농안기 ) (513,104) (  -  )    (  -  ) (  -  ) (  -  )

3 1 산림소 득 증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산림청 사유림경 소득과입니다.

담 당기 담 당과 담 당자 화 번 호

산림청 사유림경 소득과

과  장 이문원
사무  김종근
사무  이주식
사무  김형규
서기  안진수

042-481-4190
042-481-4191
042-481-4206
042-481-4208
042-481-4194

산림조합 앙회 신용사업부 부  장 이승 02-3434-7220

Ⅰ. 사업개 요

 1. 목   

  ○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유통 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 인 임산물의 생산․

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을 향상

  ○ 생산․가공․유통기반 시설의 화․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품질 

향상 등 외 경쟁력을 강화

  ○ 문임업인에게 임지 여건에 맞는 산림경  소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산림경 주체의 경  여건을 개선

 2. 근 거 법 령

  ○ ｢산림자원의 조성  리에 한 법률｣ 제64조

  ○ ｢임업  산  진흥 진에 한 법률｣ 제4조, 제8조～제9조, 제17조

 3 .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단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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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임산물유통지원 3 50, 43 1 25, 06 1 26 , 109 3 5, 6 41 106 , 9 23
  - 보  조 100,332 9,065 9,658 14,909 44,727

  - 융  자
36,053

(4,505)
(이차보 ) (이차보 ) (이차보 ) (이차보 )

  - 지방비 70,210 5,521 5,661 7,221 21,663
  - 자부담 143,836 10,475 10,790 13,511 40,533

※ 임산물생산자조직육성
   (농안기 ) (513,104) (  -  ) (  -  ) (  -  ) (  -  )

o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1, 040, 8 48 7 0, 6 04 7 9 , 522 8 1, 6 22 244, 8 6 6
  - 보  조 288,943 27,988 33,701 31,381 94,143

  - 융  자 177,254
(1,964) (이차보 ) (이차보 ) (이차보 ) (이차보 )

  - 지방비 190,262 17,503 18,707 20,357 61,071
  - 자부담 384,389 25,667 27,114 29,884 89,652
o 문임업인맞품형경 지원 6 , 400 3 , 200 3 , 200 3 , 200 9 , 6 00
  - 보  조 3,200 1,600 1,600 1,600 4,800
  - 융  자 - - - - -
  - 지방비 1,280 640 640 640 1,920
  - 자부담 1,920 960 960 960 2,880

합계(지특회계-제주도) 3 , 7 9 9 - - - -
보  조 902 - - - -
융  자 (이차보 ) - - - -
지방비 867 - - - -
자부담 2,030 - - - -

o 임산물유통지원 2, 517 - - - -
  - 보  조 605 - - - -
  - 융  자 (이차보 ) - - - -
  - 지방비 596 - - - -
  - 자부담 1,316 - - - -
o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1, 28 2 - - - -
  - 보  조 297 - - - -
  - 융  자 (이차보 ) - - - -
  - 지방비 271 - - - -
  - 자부담 714 - - - -

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1   임 산물  유 통 구 조 개 선

 1. 사업 상 자

  ○ ｢임업  산  진흥 진에 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1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 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는 생산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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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  자 격   요 건

  ○ 지원  자 격

     - 생산자 : ｢임업  산  진흥 진에 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생산자단체 : ｢농어업․농어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지원  요 건

     - (공모)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조성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사업

      ･ 상자 : 생산자단체( 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사업은 단순 가공이 아닌 2차 가공으로 제품 생산한 

실 이 3년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 시설 상토지에 근 당 는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

      ･ 기본조사설계와 부지조성( ･성토 등)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 (일반)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가공지원, 명품 랜드화  상품화 사업

      ･ 상자 : 임업인, 생산자단체

      ･ 임산물 장･건조시설은 시설 상토지에 근 당 는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

      ･ 명품 랜드화  상품화사업은 지원 후 2년이 경과되어야만 재지원 가능

        *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사업의 일반화물차량 지원은 임산물 재배경력이 5년 

이상이며, 재배면 이 10ha이상 는 시설면 이 버섯류 6,600㎡, 상식물류 

3,300㎡ 이상인 경우에 한함

 3 . 지원  상  품목

   ○ ｢임업  산  진흥 진에 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 1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상품목

 4. 지원  자 의  사용 용 도

  ①  임 산물  산지종 합 유 통 센 터 조 성  사업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신규)

     - (건축) 집하장, 선별장, 장시설, 건조장, 포장장, 품질검사실, 출고장, 일

반창고, 사무실․회의실, 부속시설 등

     - (가공장비) 박피기, 건조기, 단기, 분쇄기, 여과시설 등 가공장비, 세척실, 가공라인 등

     - (선별･포장) 선별기, 박스제함기, 함기, 자동소포장기, 컨베이어 등

     - (유통장비) 운반차량, 냉동탑차, 지게차, 팰릿, 기타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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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생･ 매시설) 오폐수정화․건물 생시설, 홍보․ 시․교육장  매

     - (ICT융복합 SW) 임산물 스마트 유통  체계 인 경 리 지원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보완)

     - 임산물을 장․건조  가공․유통 시설 후 노후시설 교체  보완

     - (ICT융복합 SW) 임산물 스마트 유통  체계 인 경 리 지원

  ②  임 산물  유 통 기반지원  사업

   ○ (운반차량)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임산물(생표고버섯, 복분자 등) 운반용 

냉동탑차와 일반 화물차량

       * 일반 화물차량은 반드시 재함 길이 2,500mm 이상

   ○ (유통기자재) 팰릿, 운반용 상자 등

  ③  임 산물  장 ․ 건 조 시설  사업

   ○ 냉  처리시설, 장( 온)시설, 건조시설 등

  ④  임 산물  가 공 산업 활 성 화  사업

   ○ 제품 제조설비, 해요소 리제도(HACCP)의 생산·가공시설 용, 

체험시설 등 지원

   ○ (건축) 장시설, 건조장, 포장장, 품질검사실, 출고장, 일반창고, 부속시설 등

   ○ (가공장비) 분리기, 발효기 등 가공장비, 세척실, 가공라인

   ○ (선별･포장) 선별기, 박스제함기, 함기, 자동소포장기 등

   ○ ( 생･ 매시설) 오폐수정화  생시설, 홍보․ 시장  매, 체험시설

  ⑤ 임 산물  가 공 지원  사업

   ○ 박피기, 건조기, 단기, 분쇄기 등 단순 가공장비

   ○ 임산물 제품화를 한 탈삽제

  ⑥  임 산물  명 품 랜드 화 사업

   ○ 지리 표시 등록  친환경임산물로 인증된 품목 등의 차별화를 한 제품 

디자인개발  포장재 지원(단, 시설사업 지원 제외)

  ⑦ 임 산물  상 품화 사업

   ○ 임산물 표 규격출하  상품 랜드화 진을 한 포장디자인 개선  

포장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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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사업명 지원한도  지원단가
비 고

(국:지:융:자)

o 임산물산지종합

  유통센터

< 신 규 >

․1개소 당 국고 5억원(총사업비 10억원)
  * 사업자는 검증된 기계․장비를 구입, 사후 리를 

해 한국농기계공업 동조합 등의 보증을 받은 

장비를 우선 구매할 수 있음

* 공모사업으로 

선정

5: 2: -: 3

< 보 완 >

․1개소 당 국고 50백만원(총사업비 100백만원)
5: 2: -: 3

 5. 지원 형 태   지원 조 건

세 부 사업명 지원 형 태
보조비율(%) 융 자 조 건

( 리, 거치/상환)
비 고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o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보조 50 20 - 30 -

o 임산물 유통기반지원사업
(화물차량, 팰릿 등 유통기자재)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o 임산물 장․건조시설사업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o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사업 보조 50 20 - 30 -

o 임산물 가공지원사업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o 임산물 명품 랜드화사업 보조 40 20 - 40 -

o 임산물 상품화사업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 보조수반 융자 은 사업신청자가 소액 융자신청의 불편함과 자부담으로 융자분 확보가 

가능하여 융자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융자분을 자부담분에 포함하여 사업신청  

사업실행이 가능함.(  : 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의 사업일 경우 

국고 20%, 지방비 20%, 자부담 60%로 사업추진)

 6 . 지원 한 도액  기   범

   ○ 단 가 용  기본 원 칙

     - 사업추진은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등이 해당지역 실정에 합한 지를 반드시 

검토한 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조정하여 용

       * 객 으로 증명 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농  등 구매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 단가

보다 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단가를 조정할 수 있음

     - 본 단가는 산편성  사업시행을 해 각 지자체의 세부사업별 사업을 

추진 인 평균단가를 근거로 함

       * 지원단가는 2014년에 추진한 사업을 기 으로 산출한 내역으로 사업연도  

지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 부 사업별  지원 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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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사업명 지원한도  지원단가
비 고

(국:지:융:자)

o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화물차량, 팰릿 등 

유통기자재)

․운반차량 : 냉동탑차 - 1개소 당 국고 4백만원

(총사업비 20백만원), 일반차량 - 1개소 당 국고 

2,750천원(총사업비 13,750천원),

․팰릿 등 유통기자재는 1개소당 국고 4백만원(총사

업비 20백만원),

2: 2: 2: 4

o 임산물 장․건조시설
․1개소 당 국고 12백만원(총사업비 60백만원)
  * 50㎡을 기 으로 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가능

2: 2: 2: 4

o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사업
․1개소 당 국고 10억원(총사업비 20억원)

* 공모사업으로 

선정

5: 2: -: 3

o 임산물가공지원사업

․1개소 당 국고 2백만원(총사업비 10백만원)
 * 개소당 국고 2백만원으로 하되 품목별 기계장비 

가격을 탄력 으로 용 가능

 * 탈삽제 지원 : ㎘당, 4백만원

2: 2: 2: 4

o 임산물 명품 랜드화사업 ․1개소 당 국고 60백만원 내외(총사업비 150백만원) 4: 2: -: 4

o 임산물 상품화사업
․일반임산물 : 1개소 당 국고 4.8백만원(총사업비 24백만원)

․특별 리임산물 : 1개소 당 국고 62.5백만원
2: 2: 2: 4

  * 지자체별 사업 여건을 고려하여 세부사업을 통합하여 운 할 수 있음

2 산림작 물 생산기반조 성 사업

 1. 사업 상 자

   ○ ｢임업  산 진흥 진에 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1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 는 생산자단체 

 2. 지원 자 격   상  품목

   ○ 지원  자 격

     -  생산자(임업인) : ｢임업  산 진흥 진에 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생산자  단 체  :  ｢농어업․농어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지원  요 건

     - 임산물 장･건조시설은 시설 상토지에 근 당 는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

   ○ 지원  상  품목

     - ｢임업  산 진흥 진에 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1의 

임산물소득원읜 지원 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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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지원  자 의  사용  용 도

  ①  임 산물  생산기반정 비  사업

     * 지자체별로 주요품목 등 특성에 따라 세부사업을 통합하여 운 할 수 있음

   ○ 세 부  사업별  지원 자 의  사용  용 도

     - 표고재배 신규  보완시설 : 원목표고재배  톱밥배지 표고재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등 재배시설, 수시설, 냉․난방시설, 침수시설, 종균배양시설, 

종배양시설, 장비  보완사업비(통풍․ 수․이 차 막 등 하우스구조

개선) 등 지원

     - 톱밥배지 시설 : 혼합기, 교반기, 입 기, 살균기, 보일러  종균 배양시설, 

톱밥배지 재배사 등 시설

     - 임 산물  생산기반조 성

       ․밤나무 노령목 리 : 밤나무 재배지에 한 지 정, 솎아베기 등의 사업비 지원

       ․지상방제장비 : 병해충 방제용 장비 지원(차량제외)

       ․친환경 방제장비 : 친환경 임산물 생산을 한 포충등, 성페르몬 등 시설비 지원

       ․생산장비 : 굴삭기, 4륜구동 오토바이, 퇴비발효기, 선별기, 취기, 기계화 지기, 

수집기, 잔디깎기, 임산물 수확기, 밤 수확망 등

          * 굴삭기는 교육이수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농업용 굴삭기에 한하며, 임산물 

총 재배면  15㏊ 이상인 자에 한함

          * 4륜구동 오토바이는 임산물  어느 하나의 품목 재배면 이 10㏊ 이상인 자에 한함

       ․수실류 냉해 방시설 :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냉해 방을 하여 설치하는 시설

       ․생산시설 : 수시설, 정시설, 추비가림시설 등 생산성 제고를 한 시설

       ․작업로 시설 : 임산물재배지 약제살포, 시비, 수확 리 등 기계화에 필요한 노

폭 2m내외의 작업로를 산사태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주로 시설

          * 기존 시설 작업로의 보수 경우 작업로 신설 지원단가 범  내 지원가능

 ※ 밤, 추, 떫은 감 등 수실류 생산기반조성사업의 품목별․장비별 구분을 폐지

하고 사업내용별로 단순화하여 지역과 생산여건에 따라 자율  집행이 가능

     - 산림복 합 경 ( 소 액 사업)  : 목재생산  단기소득사업의 복합  경 을 

한 생산기반시설 지원

       ․조경수, 약용․ 상용식물, 표고 재배사(표고자목구입비 포함)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종자(톱밥배지 포함)채취  구입, 산지 묘포장 조성, 임내정리  식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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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간방목(염소 제외), 작업로  울타리 설치 등

       ․산림복합경 지 리를 한 부 시설(창고)

     -  산림작 물 생산단 지조 성 ( 소 액 사업)

       ․지원규모 : 생산자(임업인)는 총 사업비 5천만원 이내, 생산자단체는 1억원 이내

       ․산나물류․수실류․수목부산물류 : 정･ 수시설, 작업로시설, 보호울타리 등 감시

시설, 액비 장시설, 모노 일, 임산물 장･건조시설, 리사 등

       ․버섯류 : 재배하우스․ 정･ 수․자동화 시설  톱밥배지시설 등

       ․ 상산림식물류 : 조직배양, 시설재배를 한 온실시설, 분재수출 생산시설, 포트묘 

생산시설 등

       ․약용·약 류 : 산지정리작업, 울타리 등 감시시설, 수시설, 작업로, 묘목식재, 

종자 종, 리사 등

       ․산양삼 재배단지의 경우 산양삼 종자는 검사 문기 에서 검사하여 농약이 기 치 

이하로 검출되는 종자를 사용하되, 총 사업비 10%범  내에서 20만원/kg 이내로 

지원(묘삼 구입비는 지원 상에서 제외)

  ②  친 환 경  임 산물  재 배 리

   ○ 임 산물  토양개량을 한 토양개량제(입상소석회, 목탄, 목 액 등) 지원

     - 상수원 오염방지를 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수계지역은 제외

     - 토양의 산성화를 가속시키는 비료는 지원 상에서 제외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진하고 토양환경을 보 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자연순환 임업의 정착  고품질․안  임산물 생산․

육성을 한 유 기질  비 료  지원

     - 부산물비료(2종, 가축분퇴비․퇴비), 유기질비료(3종, 혼합유박․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녹색제품(환경표시 인증제품, GR마크 인증제품) 우선 구매하도록 유도

  ③  밤  체 작 목  조 성

   ○ 경제성이 없고 폐원상태에 있는 밤나무 재배지에 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가격안정 등을 해 산채나 약용･약 류 등 고소득 체작목으로 환하기 

한 조성사업비를 지원

  ④  산양 삼  생산과 정  확인 제 도 지원

   ○ 생산이 력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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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상 : 산양삼 재배자(시․군․구 체를 상으로 실시)

     - 방법

       · 경 도 좌표를 측정하고 측정지 별로 샘 을 채취하여 잔류농약검사

       · 검사결과는 이력 리 카드에 기록(분기별로 지자체에서 확인)

       · 장 주의 생산자 기술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 장실습 포함)

         * 검사․교육  이력 리카드 제작(입력) 등에 필요한 사업비는 지원이 가능

     - 산양삼 생산이력제도 련 로그램은 한국임업진흥원( 문기 )에서 개발

하여 운  이므로 지자체에서 자체 로그램 개발은 지양

   ○ 산양 삼  품질 리 제 도 운  지원

     - 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상 : 산양삼 품질검사 문기 에서 검사 결과 합격된 산양삼 재배자

(시․군․구 체를 상으로 실시)

     - 지원내용 : 잔류 농약검사 등 품질 리제도 운 을 한 비용

     - 지원한도 : 산양삼 품질검사 결과 합격된 산양삼재배자에게 200천원/건 이내 

검사비용 지원( 련 산이 편성된 시․군․구에 한함)

  ⑤ 상 산림식물 류  생산시설  지원

   ○ 정 시설  : 가뭄 피해방지 증 임가의 안정  생산체계 유지  우량 상

산림식물류 생산을 한 정시설비를 지원

   ○ 컨 테 이  생산시설  : 균일하고 규격화된 상산림식물류를 량 생산․

공  기반시설 지원

  ⑥  산림작 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공모사업)

   ○ 지원  자 의  사용  용 도

     - 산나물류․수실류․수목부산물류 : 수시설, 작업로 시설, 보호울타리 

등 감시시설, 액비 장시설, 임산물 장･건조시설, 리사 등

     - 버섯류 : 재배하우스․ 정․ 수․자동화 시설  톱밥배지시설 등

     - 상산림식물류 : 조직배양, 시설재배를 한 온실시설, 분재수출 생산시설, 

포트묘 생산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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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용·약 류 : 산지정리작업, 울타리 등 감사시설, 수시설, 작업로, 묘목

식재, 종자 종, 리사 등

   ○ 세 부  사업별  신 청  면  기

     - 약용류･약 류･산나물류･수실류･수목부산물류 : 25,000㎡/개소 이상

     - 버섯류 : 3,300㎡(1,000평)/개소 이상(송이산가꾸기 포함)

     - 상산림식물류(유리온실 등 재배시설) : 1,000㎡(303평)/개소 이상

     - 임산물 장･건조시설 : 50㎡ 이내

   ○ 총 사업비는 설계･감리비(5% 이내),  인건비(15% 이내), 기반 조성비(40% 이상), 

종자․묘목구입비(30% 이내), 기타 부 비(10% 이내) 등으로 구성

   ○ ’ 15년 공 모 사업으 로  선정 된  사업자

     - ’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단가, 세부사업내용 등을 보완

하고 사업계획서를 재작성하여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을 추진

  ⑦ 산림복 합 경 단 지 조 성 사업( 공 모 사업)

   ○ 문 임 업인 에  한 하 여  사업신 청 이  가 능 함

      * 문임업인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 목 재 생산  단기소 득임 산물의  복 합  경 을  한 생산기반 시설 지원

     - 솎아베기, 천연림보육(천연림 개량, 임내정리) 등 숲가꾸기

     - 특용수, 약용류, 산채, 버섯 등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

     - 수시설, 보호울타리, 작업로시설, 감시시설, 모노 일, 액비 장시설, 리사 등

     - 숲체험장  산림복합경  리를 한 최소한의 창고(33㎡ 이하, 약 10평) 등 

부 시설

   ○ 사업 추 진 시 지원 기

      ☞ 총 사업비는 숲가꾸기사업 30%, 임산물생산기반조성 70%로 구분

     -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사업비(100% 기 )는 설계･감리비(5% 이내), 인건비

(15% 이내), 기반조성비(40% 이상), 종자․묘목구입비(30% 이내), 기타 

부 비(10% 이내) 등으로 구성

   ○ 사업신 청  규 모 ( 총  사업비  기 )

     - (임업인)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면  5ha 이상, 5억원이내/개소(3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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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원 형 태   지원 조 건

세 부 사업명 지원 형 태
보조비율(%) 융 자 조 건

( 리, 
거치/상환)

비 고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o 임산물생산기반정비사업

 - 표고재배시설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 톱밥배지시설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 산림복합경 (소액)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방제장비 탑재용 
차량은 융자사업
으로 지원( 당11
백만원): 융자
90%,자부담 10%

o 친환경 임산물 재배 리 보조 70 20 - 10 -
토양개량, 유기질 
비료 지원 * 유기질비료지원 보조 80%이내

20%
이상

o 밤 체작목조성 보조 40 20 - 40 -

o 산양삼생산과정 확인 보조 40 60 - - -

o 상산림식물류 생산시설
( 정, 컨테이 )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o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공모) 보조 40 20 - 40 -

o 산림복합경 단지(공모)
  - 문임업인 보조 40 40 - 20 -

 * 보조수반 융자 은 사업신청자가 소액 융자신청의 불편함과 자부담으로 융자분 확보가 

가능하여 융자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융자분을 자부담분에 포함하여 사업신청  

사업실행이 가능함.(  : 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의 사업일 경우 

국고 20%, 지방비 20%, 자부담 60%로 사업추진)

 5. 지원  한 도액  기   범

   ○ 단 가 용  기본 원 칙

     - 본 단가는 산편성  사업시행을 해 사업을 추진 인 각 지자체의 

세부사업별 평균단가를 근거하여 작성한 자료임

      ․지원단가는 2014년에 추진한 사업을 기 으로 산출한 내역으로 사업연도  지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추진 지자체는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등이 해당지역 실정에 합한 지를 

반드시 검토 한 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조정하여 용 시행

      ․객 으로 증명 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농  등 구매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 단가보다 

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지원단가를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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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사업명 지원 한도  지원 단가 비 고

o 임산물생산기반정비사업

 - 표고재배시설

․총사업비는 표고재배자 50백만원이내, 법
인경 체 100백만원이내

․재배하우스 시설 : ㎡당(총사업비 기 )  55,000원 
기 으로 하되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가능

․철골온실은 설계내역 기 으로 하고, 기계․
장비는 구입가격을 기

 - 톱밥배지시설
․톱밥배지시설 : 설계내역 기
․종균배양시설 : 설계내역 기

 -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밤나무 노령목 리
․㏊당 총사업비 1,292천원
 * 솎아베기, 정지 정 등 작업방법  임지 
여건 등을 고려․조정 실행

  ․지상방제장비
․실 단가를 용하되, 조달단가 는 2개 

이상 견 을 받아 낮은 단가 용(조달 
단가 우선 용)

*생산업체가 1개일 
경우, 계 규정을 
용하여 구입

  ․친환경 방제장비
    (포충등, 성페로몬 등) ․㏊당 총사업비 10백만원 *지역여건･품목에 따라 

의하여 조정가능

  ․생산 장비  시설

․(장비) 실 단가를 용하되, 조달단가 
는 2개 이상 견 을 받아 낮은 단가 
용(조달 단가 우선 용)

․(시설)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

*생산업체가 1개일 
경우, 계 규정을 
용하여 구입

*굴삭기는 교육이수만
으로 운행할 수 있는 
농업용 굴삭기에 한하며, 
수실류 총 재배면  
15㏊ 이상인 자에 한함
*지역여건에 따라 의
하여 조정가능

  ․작업로 시설

․㎞당 총사업비 5백만원 기 으로 작업
난이도에 따라 차등 용

 시) 경사도 10°미만 4백만원, 10～20° 5백만원, 
20°이상 6백만원

*경사도 35°이상 산지
에서 작업로 시설시 
가  성토를 지양
*지역여건에 따라 의
하여 조정가능

 - 산림복합경 ․개소당 총사업비 109백만원(국고보조 21.8
백만원)

  * 모두베기를 실시한 후 단일 작목을 식재하는 
경우는 지원 상에서 제외

*사업비 지원은 사업
계획에 따라 증감․
조정하되, 기존지원 
상지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총사업비 50백만원 
범 내에서 지원이 
가능

o 친환경 임산물 재배 리

․밤 : ㏊당 총사업비 504천원
  * 밤 이외의 수실류 756천원(밤의 1.5배)
  * 기타 임산물의 경우 “임산물 표 재배 
지침” 등 련 지침에 따라 시비량 조정

`․ 상산림식물류  묘포지 : ㏊당 총사업비 
4,750천원(국고보조 3,325천원)

*지역여건에 따라 의
하여 조정가능
*토양개량: 국 70%, 
지 20%, 자담 10%
*유기질비료: 국+지 
80% 이내, 자 20%이상

   ○ 세 부 사업별  지원 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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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사업명 지원 한도  지원 단가 비 고

  → 입상석회 2,000㎏/㏊(2,500원/20㎏):250천원
  → 목탄분말 4,500㎏/㏊(15,000원/15㎏):4,500천원

o 밤 체작목조성 ․㏊당 총사업비 7백만원
*지역여건에 따라 의
하여 조정가능

o 산양삼생산과정 확인
․생산이력제 집행에 따른 실소요액
․품질검사비용 200천원/건 이내 지원

o 상산림식물류 생산시설
  ( 정, 컨테이  등)

․ 정시설: 1개소당 총사업비 20백만원
( 수시설 포함)

  *1일 양수량 30톤이상, 수 모터 3HP이상기
․컨테이 시설: 1개소당 총사업비 50백만원

*비닐온실, 수  
시비시설, 용기 지원
*지역여건에 따라 의
하여 조정가능

o 임산물(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총사업비는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
가능

*산림복합경 사업도 
동일하게 용됨

 - 수시설

  ․스 링클러 ․6,000천원/0.5ha *기타부  시설은 자
부담으로 설치  ․ ․4,500천원/0.5ha

 - 정개발(6인치, 일반형) ․9,400천원/공 *지역여건에 따라 
의하여 조정가능

 - 보호울타리

  ․ 기 울타리 ․1,500천원/0.5ha *지역여건에 따라 
의하여 조정가능
*기타 부 시설 추가시 
실단비 용하되, 2개
이상 견 서 기

  ․철조망 ․1,000천원/0.5ha

  ․감시카메라 ․조달단가 용

 - 모노 일 ․1,500천원/0.5ha
  (무동력운반기 기 )

*지역여건에 따라 의
하여 조정가능
*기타 부 시설 추가시 
실단비 용하되, 
2개 이상 견 서 기

 - 하우스 시설( 상산림식물)

  ․하우스 시설 ․250천원/3.3㎡ *지역여건에 따라 
의하여 조정가능
*기타 부 시설 추가시 
실단비 용하되, 
2개 이상 견 서 기

  ․유리 온실 ․800천원/3.3㎡

  ․아크릴 시설 ․1,000천원/3.3㎡

 - 송이산 가꾸기

  ․낙엽층 등 활엽 목제거 ․송이산가꾸기사업 실시요령” 사업실행 기 단가 
용 *붙임참조

  ․솎아베기

 - 생산장비 

  ․건조기 ․실단비를 용하되, 조달단가 는 2개이상 
견 서 기  ․방제장비

 - 토양개량비료 ․조달가격 용

 - 종자․묘목 ․실단비를 용하되, 조달단가 는 2개
이상 견 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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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사업명 지원 한도  지원 단가 비 고

 - 인건비
   *산지정리, 작업로 시설, 

제 작업, 묘목식재, 활엽
목제거, 솎아베기 등)

․2014년 상반기 용 시 노임단가 용
( 한건설 회)

*작업여건에 따라 
벌목 는 보통인부임 
용

o 산림복합 경 단지 ․개소 당 총사업비 5억원이내( 문임업인)

o 표고자목 구입비
․본당 3,760원(W 10cm× L 120cm)
․면 당 본수 1,000본/330㎡
․(임업인) 3천본 이내, (생산자단체) 8천본 이내

지원내역 지  원  기  

3 문 임 업인 맞춤 형  경 지원

 1. 사업 상 자

  ○ 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으로 선정된 자

 2. 지원 자 격   요 건

  ○ 문임업인  10ha 이상의 사업 상 산림을 소유하고, 산림경 계획을 수 립

하여 모범 으로 산림을 경 하고 있는 자

  ○ 시설․장비 활용에 면허․인증․교육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조건을 구비한 자

  ○ 산림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기 에 합한 자

   < 지원에서 제외되는 자 >

    - 동일한 사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자(타사업 포함)

     * 1인 개인별 사업비 총액 1억원 한도(국고 50백만원, 지방비 20백만원, 자부담 30백만원) 

지원 가능하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년 계속 지원이 가능

      ․기 지원받은 사업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어 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경우

      ․매년 5백만원 이하의 소모성 장비를 계속 구입하려는 경우

 3 . 지원 상

  ○ 문임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산림  계획 인 산림경 ㆍ 리가 필요한 임지

 4. 지원 자 의  사용 용 도

  ○ 임도․작업로 시설 장비, 목재생산장비, 목재가공시설, 유통시설, 재배시설, 

수  용수 장시설, 리시설, 임업생산 기계․장비 구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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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역 지  원  기  

임도․작업로 시설 
장 비 ( 소 형 임 도ㆍ
작업로 신설 포함)

 임도ㆍ작업로의 개설이나 기존 임도ㆍ작업로 리에 필요한 장비 는 
소형임도ㆍ작업로의 신설 사업비

  목재생산장비
 집재기, 기계톱 등 임지내 기계화 작업으로 목재를 생산ㆍ운반하는 

장비 (다만, 타 사업에서 지원되는 장비는 제외)

목재가공시설
 간벌재 등 육림사업 산물을 수집하여 장에서 직  칩ㆍ톱밥 등

으로 제조하거나, 지 비배재료로 활용하는 등 생산된 목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한 장비 지원 

생산운반시설  임산물 생산 운반에 필요한 모노 일 지원

유 통 시 설
 벌채목, 단기소득 임산물 등의 상품가치를 유지하기 해 건조하거나 

보 하는 임시 간이유통시설

 재 배 시 설

 조림, 육림 등으로 인한 투자비 확보를 해 지 임지여건에 
맞는 간이묘포장, 소규모 산채재배 등과 이에 필요한 비가림시설,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등 재배시설 지원(정형화된 시설이 아닌 

지에 맞는 간이 시설 등)

 체 험 시 설  체험에 필요한 시설(* 2천만원 이내로 지원하되 숙박, 취사시설 
불가하고 과분에 한 자부담 허용없음) 

정  
용수 장시설

 문경 인 소유 유실수, 조경수 임지에 가뭄피해 등을 비하여 
지하수 정, 용수 장 시설 등  

리 시 설
 산림경 에 필요한 기계․장비 는 자재보  등 소규모 리 창고

(숙박, 취사시설 등 불가)
  * 장비보유 등 리시설이 필요한 자에 한하여 지원

임업생산 기계․장비  동력기계톱, 기, 선별기, 분무기, 건조기, 탈피기, 진동수확기 등 
산림경 소득장비

  * 지원품목  굴삭기의 경우 임야 소유면 이 15ha 이상인 문임업인에게 지원하되,

    아래와 같이 소유면 별로 지원되는 굴삭기 규격(버킷용량)을 구분

     - 50ha이상 : 버킷용량 제한 없음

      -  30ha이상∼50ha미만:  버킷 0.5㎥까지 가능

      -  15ha이상∼30ha미만 : 버킷 0.2㎥까지 가능

 5. 지원 형 태

  ○ 지원형태 : 보조(국 비  50%, 지방 비  20%, 자 부 담  3 0%)

 6 . 지원 한 도액  기   범

  ○ 개인별 사업비 총액 1억원 이내(국고 50백만원, 지방비 20백만원, 자부담 30백만원)

    -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의 정성 장여건 등을 종합 으로 검토하여 상자 확정

     * 시설장비유지․ 리비, 인허가 수수료 등 경상  경비는 지원 상에서 제외( 액 

사업자가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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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1. 사업신 청 단 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세부사업별 선정기  등을 반 한 농림축산식품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 년도 12월까지)

 지 자  체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시․군 등의 총 부서로 시행

지침을 즉시 통지

  ○ 시․군 등의 총 부서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자체 공고문의 

형식에 따라 30일 이상 농림사업에 하여 공고

  ○ 사업포기자분에 한 체사업 상자의 신청은 수시로 수

 사업신 청 자

  ○ 사업신청자는 자율사업신청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 제

26조 제1항 련 별지 제1호 서식  동 규정 제26조 제5항 련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년도 1.20까지 제출

 산림조 합 앙 회 ( 지역 산림조 합 )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산림조합 앙회(신용사업부)는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문지 는 산림조합 앙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1월말)

  ○ 산림조합 앙회는 자체사업 는 산림조합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  검토

의견서를 취합하여 산림청에 신청

 2. 사업자  선정 단 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  산요구서를 바탕으로 시․

도, 시․군 등의 사업량과 소요 산을 검토

  ○ 사업 정년도의 년도 10.15일까지 시․도, 시․군 등별 정부 산안 배분

계획을 시․도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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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 사업자 선정 등에 한 기 을 시달( 년도 12월 말)

 지 자  체

  ○ 시․군은 신청서의 지원신청 액(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와 융자를 

포함)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산림조합에 사업성 검토를 의뢰

  ○ 시․군은 신청서의 지원신청 액  출 에 하여는 산림조합에 신용

조사를 의뢰

  ○ 시․군은 사업신청자에게 산림조합에서 출 가능액을 확인받도록 안내

  ○ 시․군 등에서는 사업 상자의 선정시 사업성 검토서  신용 조사서에 의하여 

사업계획서의 정성 여부, 사  사업부지 확보여부, 자부담 능력  경  

능력, 임원회의 승인의결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시․군 농림축산식품심의회)

     반드시 산림소득사업 운 지원시스템에서 사업 복지원 여부 확인

  ○ 사업포기 는 업종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농규모 등의 한 감소로 

인하여 자 지원의 효과를 기 하기 어렵다고 단될 때에는 자 지원우선

순 를 변경할 수 있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 제39조)

  ○ 시․군 등의 사업부서는 상자를 선정한 후 신청자의 자 지원 우선순  안을 

작성하고 이를 사업성검토서, 신용조사서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와 함께 

시․군 등의 총 부서에 10일 이내에 제출

  ○ 시․군 등에서는 사업별로 선정된 상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보고( 산요구 : 년도 2.28일)

  ○ 시․도는 시․군 등 지자체에서 보고받은 사업별 상자에 하여 사업계획서 

 검토의견서, 경 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청 상자가 사업계획보다 많을 때

에는 공정성을 하여 우선순  평가표를 근거로 심의하여 상자 선정(도 

농림축산식품심의회)

  ○ 시․도는 사업별로 선정된 상자를 근거로 산림청에 산요구( 년도 3.31일) 

 사업신청

  ○ 시․도에서는 산안에 따라 시․도 산안을 조정하여 시․군 등에 배분하고 

이를 사업 정년도의 년도 11.15일까지 시․군에 통지

산림조 합 앙 회 ( 지역 산림조 합 )

  ○ 산림조합장은 시․군으로부터 신용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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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용조사서를 제출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에 의한「시․군 농림축산식품심의회」에 

하여 산림조합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원으로 구성된 자체「융자심의회」를 구성

  ○ 산림조합이 지원 상자를 선정할 경우 사업신청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반드시 융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원 상자 선정은 농림축산

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에 함

  ○ 시․군 는 산림조합장이 지원 상자로 선정한 사업에 하여 융자한도액을 

배정 신청(매월 10일까지)

 3 . 세 부 계 획 수 립   시행 단 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연도별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통지

  ○ 사업별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승인 후 사업을 시행(당년 1월)

 지 자  체

  ○ 시․군은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이 정하게 추진

되도록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

  ○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이거나 단일공종이 1억원 이상인 민간보조사업은 사업

주 기 이 입찰방식으로 사업수행자 선정, 감리는 지자체에서 직  수행 

 사업자 ( 생산자 ,  법 인 체  등 )

  ○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신청서식(농림축산식품사업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 

제26호 제1항 련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을 구체 으로 수립․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년도 1.20)

  ○ 자치단체보조사업(시‧군‧구가 사업시행 주체)

     - 사업계획수립 신청(생산자 는 생산자단체 등) → 사업의 타당성 검토  

사업 상자 확정(시‧군‧구) → 사업시행(생산자 는 생산자단체 등) → 

보조사업비 신청(생산자단체 등) → 지 확인  보조  교부(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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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조 합 앙 회 ( 지역 산림조 합 )

  ○ 시․군 는 산림조합장이 지원 상자로 선정한 사업에 하여 융자한도액을 

배정 신청(매월 10일까지)

 4. 자 배 정 단 계

 산 림 청

  ○ 지자체별 내시된 보조 에 하여 분기별 산배정계획서에 의하여 월별 자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월별 자 을 배정

 지 자  체

  ○ 내시된 보조 에 하여 분기별 산배정계획서에 의하여 월별 집행자 을 

수립하고 소요액을 산림청으로 제출

 5. 이 행 검  사후 리 단 계

 산 림 청

  ○ 산림청에서는 사업지에 하여 확인․ 검․ 리

  ○ 사업자  사업법인 등 사후 리  검일정 

  ○ 산림청은 정부지원자 의 운 실태 등을 검하여 부실화  부당집행 사  방지

  ○ 정부자  운 실태 검결과 지원 규모, 법인조직 지원체계, 사후 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  추진

 사업 리 주 체 ( 시․ 군 ․ 구 )

  ○ 시․군․구는 정부의 자 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효율

으로 리하기 하여 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리 장을 비치 리

  ○ 시․군․구는 지원 상자에 하여 경 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컨설  

지원사업 등 사업계획을 수립·시행

  ○ 시․군․구는 사업자에 하여 지속 인 교육․홍보, 지도․ 검 등 실시

  ○ 보조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을 

실시하고 보조 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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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 한 사업추진  자 리를 해 수시로 모니터링· 검을 실시

  ○ 보조  지 시 자부담 부담여부를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 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 시․군․구는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실시

  ○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선량한 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성실히 리

  ○ 보조 으로 시설된 시설물을 사후 리 기간 내에 처분하고자 하거나 타목 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는 건물을 이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음

  ○ 보조 으로 취득한 요재산의 범   사후 리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사업 리 기본규정 제69조제1항을 용, 세부내역은 사업담당부서 등을 통해 확인

     - 건물 등은 공일로부터, 기계･장비는 구입일로부터 사후 리기간 용

  ○ 보조 의 검정  정산은 시장․군수  회장의 책임 하에 실시하고 결산

실  결과를 회계연도가 종료한 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사업 리 주 체 ( 시· 도)

  ○ 시․도  사업주 기 은 사업목 에 따른 자 집행 정여부, 약 등 수

사항 등 수행여부를 정기 으로 확인

  ○ 시․도의 사업 총 부서는 리 장의 형식을 정하여 시․군 사업부서에 통지

하여 효율 으로 사업이 리될 수 있도록 리

  ○ 결산서가 시장․군수로부터 제출이 되면 시․도지사는 10일 이내에 결산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

 자 리 주 체 ( 산림조 합 앙 회 )

  ○ 정부자  운 실태 검결과 지원 규모, 법인조직 지원체계, 사후 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 하여 추진

  ○ 검항목

     - 유통자  운 황 : 사업계획에 따른 운 자 , 인센티 자 , 홍보사업비 

등 자 내역별 정 집행내역, 자  리 황 등

     - 재무건 성 : 자산내역, 부채 황, 손익 황, 자 리 황 등

     - 사업실  : 정부자  집행내역 비 사업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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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상 자

  ○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경 장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사업진행상황과 경 성과를 분석․평가

 《제 재 》

 사업 리 주 체 ( 시․ 군 ․ 구 )

  ○ 보조 의 사용실태를 매분기별로 확인하여 부당사용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당해보조 을 회수하여 반납하고, 산림청에 그 내용을 보고

  ○ 부당사용 사유발생시 당해인에 하여 다음 기간  사업자 을 지원해서는 안되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 제63조 용

 사업 상 자

  ○ 사업 상자가 의무사업량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지원자 의 부 

는 일부를 회수하고 사용기간에 하여 약 을 징수(정책자  연체 리 용)

 7 . 사업평가   환 류 단 계

 《사업평가 》

   ○ 사업별로 인센티  는 패 티를 부여하는 평가를 시행하는지 여부 등

 《환   류 》

  가 . 원  칙

   ○ 국고보조 을 지원 받은 지자체에 하여 매년 세부사업별로 년도 사업

실 을 평가하여 우수지자체에 한 지원 확 와 부진 지자체에 하여는 

패 티 부과 등을 통해 경쟁 진  사업성과 극 화를 도모

  나 . 사업평가  요 령

   ○ 평가주  : 산림청, 시․도 평가( 조기  : 시․도)

   ○ 평가기간 : 매년 1～3월말까지

   ○ 평가 상 : 당해연도 사업에 하여 지원 상자 는 조직

   ○ 평가기  : 별도 배부되는 사업평가표 기 으로 하되 실에 맞게 조정

  다 . 사업평가 실 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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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시․도는 사업별 평가기 에 따라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시행(1월말까지)

   ○ 시·군은 사업 상자에 하여 서면 심사 후 제출한 평가기 표의 평 을 

심사․분석하여 시․도에 제출(3.15까지)

   ○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년도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 산림청에 

제출(4.30까지)

  라 . 평가  후  사후 리

   ○ 시․도는 종합평가결과 부진한 시․군에 사업독려를 실시하고 매년 정기

(7월, 익년 1월)으로 산림청에 보고(8월, 익년 2월)

   ○ 산림청에서는 시․도별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사업

추진이 늦거나 문제 이 발생된 지자체에 하여 다음년도 사업 배정에 반

   ○ 산림청에서는 단체(산림조합 앙회,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한국농 경제원 등)

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평가하고 문제 이 도출된 사항에 하여는 해결책을 

모색하여 다음연도에 용하고, 사업에 근본 인 문제가 발생 될 때에는 사업의 

존폐여부를 검토

Ⅳ. 2016 년도 사업신 청  수 요 조 사  기타 사항

 1. 2016 년도 사업수 요 조 사

   ○ 시․도(시․군)는 2016년 산을 사업계획에 의하여 산림청에 신청

   ○ 산림청은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산배분

 2. 2016 년도 사업신 청   지원 상 자  선정 안 내

   ○ 2015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용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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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산림바 이 오 매 스 확충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산림청 목재생산과 입니다.

담 당기 담 당과 담 당자 화 번 호

산림청 목재생산과
과  장 남송희

사무  최서희

042-481-4200

042-481-4201

Ⅰ. 사업개 요

 1. 목

  ○ 신재생에 지인 목재펠릿 보 을 통해 농산어  주민의 난방비 감  화석

연료 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임으로써 기후변화 응에 기여

 2. 근 거 법 령

  ○「산림자원의 조성  리에 한 법률 시행규칙」제48조의2

 3 .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단  : 백만원)

구   분 2012년까 지 2013 년 2014년 2015년 2016 년이 후

합  계 56 , 16 0 9,400 9,400 8,000 24,000

국  고 16,848 2,820 2,820 2,400 7,200

지방비 22,464 3,760 3,760 3,200 9,600

융 자

자부담 16,484 2,820 2,820 2,400 7,200

ㅇ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보
56,160 9,400 9,400 8,000 24,000

 - 국  고 16,848 2,820 2,820 2,400 7,200

 - 지방비 22,464 3,760 3,760 3,200 9,600

 - 융  자 - - -

 - 자부담 16,484 2,820 2,820 2,400 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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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1. 사업 상 자

  ○ 농산어  지역(행정구역상 읍․면) 거주자

    * 단, 도시지역 거주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료비 감을 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자는 가능

 2. 지원 자 격   요 건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후 7년이 경과한 자

    * 다만 보일러의 손․고장에 따른 수리비 과다 소요  수리 불가능으로 부득이 할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사후 리기간에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외로 함

 3 . 지원 상  :  주 택 용  목 재 펠릿보 일러

  ○ 기 설치된 보일러를 목재펠릿 용보일러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 시 지원

    - 보일러 제품(58.14kW이하)은 지식경제부 고시 「신재생에 지 설비 인증에 한 

규정」에 따른 인증제품 등 산림청 보 상 보일러로 등록된 제품에 한함

    * 화목겸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지, 화목보일러를 설치한 경우(미사용 포함)는 지원 

지, 단 화목보일러를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는 가능

 4. 지원 자 의  사용 용 도

  ○ 보일러의 본체  연통, 연료통 설치비에 한함

 5. 지원 형 태   사업 의 무 량

  ○ 본사업에 지원되는 자 은 농어 구조개선특별회계 재원으로 지원

    - 지원규모 : 1세  는 건축물 당 1

    * 다만, 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 건축물 구조상 여러 의 보일러가 필요한 경우

는 별도 검토를 통하여 지원여부를 결정

    - 지원기  :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자부담 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자부담  납부가 허 임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원

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 을 환수함

    - 자 을 지원받는 가구는 사업 상자로 선정 후 3개월 내 보일러 설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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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지원 한 도액  기   범

  ○ 1 당 지원 한도액은 400만원임

    -  단, 실제 지원 액은 산림청 원가계산 결과 산정된 액으로 함

      * 축열조 설치 시 과되는 비용은 자부담

      * 설치비는 보일러와 온수배 (분배기)을 연결하고 가동에 필요한 연통 등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온수배 의 매설, 보일러실의 설치, 축열조 등은 제외

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1. 사업신 청 단 계

  ○ 시․군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아래 사항을 자체공고와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

해 홍보

    - 주요 알림내용 : 사업종류, 신청자격, 지원조건  내용 등

  ○ 사업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목재펠릿 용보일러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

하여 시․군(읍·면) 등 해당 사업부서로 제출

    - 첨부서류 : 건축물 장  거주 확인 서류

     * 거주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는 지자체 담당자 산 확인 등

추 진 방 향  통 지 → 세 부 계 획  홍 보 → 사업신 청

산림청 ( 12월 )
시․ 군  

담 당부 서( 12월 )
농림어업인(1월)

 2. 사업자  선정 단 계

  ○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시․군)가 사업자 선정 주체

  ○ 사업자 선정은 수순번에 따르되, 다음의 경우에는 우선 으로 지원

    - 국가 보조를 받아 설치한 목재펠릿 보일러의 고장 등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폐기하고 재 지원을 받는 경우

    - 1개 마을(행정구역상 “리․동” 단 )에 5  이상 집단으로 설치하는 경우

사업신 청 →
신 청  수  

 사업자  
선정

→ 사업 상 자  
선정  통 지 →

보 일러 
제 조 업체  

선정

농림어 업인 시․ 군  
담 당부 서

시․ 군  
담 당부 서 농림어 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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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세 부 계 획 수 립   시행 단 계

  ○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는 지원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구(읍․면․동)에 제출

  ○ 사업계획 승인  변경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등

 4. 자 배 정 단 계

  ○ (산림청) 사업 산이 확정되고, 지방자치단체별 보조  산이 확정․통지되면 

해당 사업 주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  교부신청에 의거 자 을 배정

  ○ (지방자치단체) 시․도는 산림청으로부터 국고보조 이 교부되면 해당 사업

주  시․군에 자 을 교부․배정

  ○ 시․군에서는 보일러 설치가 완료되면 공검사를 실시하고, 산림청 등록 

계좌를 통해 자부담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에 보조 을 지

     * 보조 은 가  보일러 제조업체가 보조사업자로부터 임을 받아 청구

 5. 이 행 검단 계

  ○ (시․군․구) 사업담당자가 사업계획  일정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분기 1회 지도 방문

    - 목재펠릿 보일러 외 화목․목재펠릿 겸용보일러 설치 여부 검 등

 6 . 사후 리 단 계

  ○ 보조 으로 취득한 요재산 리

재산명 사후 리기간 처분제한기 비고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7년  용도변경․양도․교환․ 여 

 사후 리기간 내 폐기는 

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

 보일러의 손․고장 등

으로 수리비 과다 소요, 

수리 불가능의 경우에는 

사후 리 기간이 경과하지 

않아도 폐기 처분가능

 《제 재   처 벌 내 용 》

    -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거나 할인받고 설치하여 발된 경우에는 보조 을 환수

하고, 형사 고발 조치 가능

    - 산림청 등록보일러 이외 제품 설치 시 자 회수 는 등록된 보일러로 교체

하고, 해당 보일러 제조업체는 보 사업 지, 등록 취소 등 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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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사업평가   환 류 단 계

  ○ 사업평가를 12월말까지 완료한 후 사업성과 등을 인근 가구 등에 홍보

Ⅳ. 2016 년도 사업신 청  수 요 조 사  기타 사항

 1. 2016 년도 사업수 요 조 사

  ○ 시․도(시․군)은 2016년도 사업계획서를 산림청에 제출(2015. 5. 31일까지)

    * 수요 부족 시 연  수요조사 가능

  ○ 산림청 사업담당자는 2016도 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2015. 6. 30일까지)

 2. 2016 년도 사업신 청   지원 상 자  선정 안 내

  ○ 2015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용하여 신청



- 560 -

[별 지 제 1호  서식]

목 재 펠릿 용 보 일러 지원 사업 신 청 서

신

청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집 화 :                 휴 화 :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목재펠릿 용보일러 지원사업)

설치유형  □ 기존 보일러 교체   □신규설치

설치장소

사 업 비
(천 원)

계

정부지원
(농어 구조개선특별회계)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  조 융  자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련하여 사업 상자 선정기 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v  사업신청과 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v  사업신청과 련된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v  사업신청과 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는 인)

  ○ ○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건축물 장 는 거주 확인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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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백 두 간 주 민 소 득 지원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산림청 산림생태계복원 입니다.

담 당기 담 당과 담 당자 화 번 호

산림청 산림생태계복원
  장 윤차규

사무  김 동

042-481-8811

042-481-8814

백두 간 할 6개도
(32개 시·군) 산림 련부서

Ⅰ. 사업개 요

 1. 목   

  ○ 백두 간을 한반도 산림의 생태축으로 보호· 리하기 해 기반 마련

  ○「백두 간보호지역」지정에 따른 지역경제 축, 공동체 활동축소를 최소화

하기 해 해당지역의 사회·경제  발 을 지원

 2. 근 거 법 령

  ○「백두 간보호에 한 법률」 제11조의 2(주민지원사업)

 3 .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단  : 백만원)

구   분 2012년까 지 2013 년 2014년 2015년 2016 년이 후

합  계 69,263 5,934 5,934 5,934 42,857

국  고 48,484 4,154 4,154 4,154 30,000

지방비 20,779 1,780 1,780 1,780 12,857

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1. 사업 상 자

  ○ 백두 간이 통과하는 32개 시ㆍ군의 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ㆍ면ㆍ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마을공동체․작목반 

는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 보호지역은 핵심․완충구역을 말한다(「백두 간 보호에 한 법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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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 자 격   요 건

  ○ 백두 간 보호지역에 사업부지가 있으면서 거주하는 주민․마을공동체․

작목반 는 토지를 소유한 자

  ○ 백두 간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사업부지가 있으면서 거주하는 

마을공동체․작목반․주민

  ○ 지역행복생활권이 포함된 백두 간보호지역을 우선하여 지원

 3 . 지원 상

  가 . 지원 상  품목

  ○「임업  산  진흥 진에 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1의 임산물

소득지원 상 품목

  나 . 사업종 류

  ○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지원

   - 표고 생산기반, 밤 생산기반, 추ㆍ호두․떫은감 생산기반, 고로쇠 등 수액

생산지반 등

  ○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 송이산가꾸기, 상산림식물(야생화, 난 등) 생산기반 시설비 등

  ○ 임산물 장․건조시설․가공시설  백두 간 랜드화 지원

    * 기지원한 시설물  임산물 장·건조시설·가공시설· 수시설·하우스시설 등이 사후 리 

소요기한이 경과되어 노후화로 인해 생  리가 필요한 희망자에 한하여 보수비 지원

  

<지원제외 상>

▪마을회 , 찜질방, 휴게소, 마을길 포장 등 생활편의  복지시설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ㆍ 리비 등 경상  경비

▪종묘비(종자, ㆍ삽수, 묘목 포함), 표고자목 구입비 등 부 경비

▪부지구입비

  다 . 세 부  사업내 용

  1)  단 기 임 산물  생산기반조 성  지원

  ○ 표고 생산기반조성

   - 신규시설 : 원목표고재배  톱밥표고재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등 재배시설, 

수시설, 냉·난방시설, 침수시설, 종균배양시설, 종배양시설, 장비

   - 보완시설 : 통풍, 수, 이 차 막 등 하우스구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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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톱밥표고재배지 시설 : 혼합기, 교반기, 입 기, 살균기, 보일러,  종균 배양시설, 

표고톱밥 재배사 등 시설

  ○ 수실류, 상수 등 생산기반조성

   - 밤나무 노령목 리 : 밤나무 재배지에 한 지 정, 간벌 등

   - 수실류 등 지상방제장비 : 병해충 방제용 방제장비(차량제외)

   - 친환경 방제장비 : 친환경 밤 생산을 한 포충등, 성페로몬 등 시설비 지원

    * 포충등 등 친환경제품 사용시 결실불량 등의 상이 발생 되지 않은 제품사용(일반 

형 등 사용 지)

   - 수실류 등 생산장비 : 굴삭기, 4륜구동 오토바이, 퇴비발효기, 선별기, 취기, 

기계화 지기, 수집기, 잔디깍기, 잔디수확기, 밤 수확망 등 기타 생산장비

    * 굴삭기는 교육이수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농업용 굴삭기에 한하며, 수실류 총 재배

면  15ha 이상인 자에 한함

    * 생산장비는 조달청 가격을 우선 용하고 조달청 가격이 없는 경우 시 단가를 용

    * 선별기 구입시 산림청 임산물표 출하규격(선별 지경 등)에 부합되는 기종 선정 수

   - 수실류 등 생산시설 : 수시설, 정시설, 추 비가림시설 등 생산성 제고를 

한 시설

   - 수실류 등 작업시설 : 수실류 재배지 약제살포, 시비, 수확 리 등 기계화에 

필요한 노폭 2m내외의 작업로를 산사태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주로 시설

    * 기존 시설 작업로의 보수 경우 작업로 신설 지원단가 범  내 지원가능

    

※ 밤, 추, 떫은 감 등 수실류 생산기반조상사업의 품목별·장비별 구분을 폐지

하고 사업내용별로 단순화하여 지역과 생산여건에 따라 자율  집행 가능

  ○ 고로쇠 등 수액 생산기반조성

   - 세척기, 호스(주선, 지선에 한함), 집수통 등 안 한 수액채취를 한 시설

  ○ 친환경 토양개량

   - 수실류, 상식물, 묘포지 등 토양개량을 한 토양개량제(입상소석회, 목탄, 

목 액, 유기질비료 등)를 지원

    * 상수원 오염방지를 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수계지역은 제외

    * 토양의 산성화를 가속시키는 비료는 지원 상에서 제외

    * 실질 인 토양개량을 한 탄산석회, 목탄 이외의 토양개량제도 가능(토양개량

효과가 표시된 것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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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생산기반정비사업 세부 사업별 지원단가>

세부 사업명 지  원  단  가

- 표고 재배시설

· 재배하우스 시설 : ㎡당(총사업비 기 ) 55,000원 
기 으로 하되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 가능

· 철골온실은 설계내역 기 으로 하고, 기계·장비는 
구입가격을 기

- 톱밥표고배지시설
· 톱밥표고배지시설 : 설계내역 기
· 종균배양시설 : 설계내역 기

- 수실류, 상수 등 생산기반조성

 · 밤나무 노령목 리
· ha당 총사업비 1,292천원
 * 간벌, 정지 정 등 작업방법  임지여건 등을 고려·조정 실행

 · 수실류 등 지상방제장비 · 당 12,000천원 이내

 · 친환경 방제장비
   (포충등, 성페로몬 등)

· ha당 총사업비 10백만원

 · 수실류 등 생산 장비  시설 · 사업계획에 의한 실 소요액
 * 굴삭기는 1톤이만의 굴삭기 실 소요액

 · 수실류 등 작업로 시설

· km당 총사업비 5백만원 기 으로 작업난이도에 따라 
차등 용

  ( 시) 경사도 10°미만 4백만원, 10∼20° 5백만원,
         20°이상 6백만원
 * 경사도 30°이상에 작업로 시설시 가  성토를 지양

- 고로쇠 등 수액생산기반조성 · 설계내역 기

- 친환경 토양개량

· 밤 : ha당 총사업비 504천원
 * 밤 이외 수실류 756천원(밤의 1.5배)
· 상산림식물류  묘포지 : ha당 총사업비 4,750천원
 → 입상석회 2,000kg/ha(2,500원/20kg):250천원
 → 목탄분말 4,500kg/ha(15,000원/15kg):4,500천원

    

  2)  임 산물 생산단 지 기반시설  지원

  ○ 송이 생산단지 기반시설

   - 사업내용 : 낙엽층  활엽 목제거, 간벌, 수시설 등

   - 지원단가 : 「송이산가꾸기사업 실행요령」에 의한 실소요액

    * 생산기반(60%), 수시설(40%)의 지원비율은 임내여건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상산림식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 사업내용 : 야생화, 난 등의 재배를 한 시설

   - 지원단가 : ㎡당 유리온실 242천원 이내, 단, 아크릴 시설은 303천원, 하우스 

시설은 76천원 이내

    *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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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 사업내용 : 산약 ㆍ산채 등 단기임산물ㆍ산과일(산머루 등)ㆍ오갈피 재배단지

기반시설비 등

   - 지원단가 : 사업계획에 따라 조정하여 실행

   

※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을 한 품목별·장비별 구분을 폐지하고 사업내용별로 

단순화하여 지역과 생산여건에 따라 자율  집행이 가능

※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을 한 작업로 시설은 단기 임산생산기반조성 품목  

수실류 등 작업로 시설(보수)에 따름

  3 )  임 산물  장 · 건 조 · 가 공 시설   백 두 간  랜드 화  지원

  ○ 임산물 장시설

   - 사업내용 : 신선하고 생 인 임산물 생산하여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고 홍수출하 방지를 통한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지속 으로 소득창출을 

기 할 수 있는 시설로서 냉동· 온․일반 장고

   - 지원단가 : 개소당 200백만원(250㎡)을 기 으로 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

  ○ 임산물 건조시설

   - 사업내용 : 곶감 등 임산물을 건조하기 한 건조시설  건조기 지원

   - 지원단가 : 50㎡당 12백만원 기 으로 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가능하고 

건조기는 구입가격 기

  ○ 임산물 가공시설

   - 사업내용 : 백두 간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

구역을 포함한다)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기계화 가공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해 임산물 가공 기계장비  제품화를 한 가공시설 지원

   - 지원 단 가  : 지원 한 도 범  내 에 서 설 계 내 역 을  기 으 로  하 되 , 박 피 기 

 탈삽제는 구입가격 기

  ○ 백두 간 랜드화 지원

   - 사업내용 : 백두 간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

구역을 포함한다)에서 생산되는 임산물 품목에 한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개발비  포장제작비 지원

   - 지원 단 가  : 지원 한 도 범  내 에 서 시장 ·군 수 가  사업계 획 서를  검토 하 여 

탄력 으로 용

    * 백두 간의 통일된 디자인이 요구되므로 디자인 개발시 산림청과 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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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두 간 수 조정  랜드 리 구축지원

   - 사업내용 : 임산물 재배의향, 재배면 , 작황 등 모니터링

   - 지원 단 가  : 지원 한 도 범  내 에 서 시장 ·군 수 가  사업계 획 서를  검토 하 여 

탄력 으로 용

 4. 지원 자 의  사용 용 도

  ○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

   - 표고생산기반조성, 수실류· 상수 등 생산기반조성, 고로쇠 등 수액 생산

기반조성, 친환경 토양개량 

  ○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 송이 생산단지 기반시설, 상산림식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기타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 임산물 장·건조·가공시설  백두 간 랜드화 지원

   - 임산물 장지설, 임산물 건조시설, 임산물 가공시설, 백두 간 랜드화

     백두 간 수 조정  랜드 리 구축

 5. 지원 형 태   사업 의 무 량

  ○ 지원비율 : 국고 70%, 지방비 30%

  ○ 3천만원 이상 지원시 사업계획서에 소득창출 효과 분석을 첨부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사업자는 경 장부를 기록하여 사업장에 비치

 6 . 지원 한 도액  기   범

  ○ 공동사업일 경우 마을별 참여가구당 5백만원을 기 으로 하되, 300백만원을 

과할 수 없음

  ○ 개인사업일 경우 7.5백만원을 과할 수 없음

    * 다만, 시ㆍ군에서 부득이 지원한도액을 과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후 지원할 수 있음

 7 . 기타 사항

  ○ 지원 상 시설물은 임산물을 생산․가공․ 장․건조하는 것이 원칙이나 

백두 간 보호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임산물 생산 비수기를 이용 농산물을 

생산․가공․ 장․건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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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1. 사업신 청 단 계

  ○ 산림청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작성 시행(12월)

  ○ 도 : 해당 시ㆍ군에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 지침 시달(12월)

  ○ 시․군 : 공고문 형식으로 게시 ,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시ㆍ군, 

읍ㆍ면ㆍ동, 농업기술센터, 산림조합 등)

  ○ 신청서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신청 차

   - 신청서 제출기  : 시ㆍ군 산림부서(읍ㆍ면ㆍ동 신청시 주무부서 송부)

   - 신청기한 : 사업 정연도의 년도 1월 20일까지

    ․사업자(개인, 작목반 등)→마을리장→읍ㆍ면ㆍ동장→시장, 군수(농정심의회 심의)

 2. 사업자  선정 단 계

  ○ 시․군 산신청 내용에 하여 자 지원 우선순  등 심사(도 농림축산심의회)

   - 산요구내용  지원 우선순  공개(도 총 부서)

   - 익년도 산요구( 년도 3.31일까지)

  ○ 선정 차(시ㆍ군)

   - 사업성검토  신용조사 의뢰(사업부서, 산림조합 등)

   - 신청서류 심사  우선순  안 작성(사업부서)

   - 당년도 1.15일까지 우선순  등의 공개심의 선정(시‧군 농림축산심의회)

  ○ 사업 우선순

   1) 백두 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거주하는 주민, 마을 공동체, 작목반 

순으로 선정

   2) 백두 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작목반 순으로 선정

   3) 백두 간 보호지역이 포함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마을공동체, 작목반, 

주민 순으로 선정  

   4) 백두 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

동에 거주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 사업 우선순 에 따라 사업 상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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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 공동사업 지원은 신청자 

공동명의의 사업부지를 소유한 경우로 한함

 3 . 세 부 계 획 수 립   시행 단 계

  ○ 사업 정자(작목농림사업 세부계획 수립 제출( 년도 1월 20일까지)

   - 작성주체 : 사업 정자(작목반, 개인 등)

   - 제출처 : 사업 정자 → 읍ㆍ면ㆍ동장 → 시장ㆍ군수

  ○ 사업계획의 수립  변경

   -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가 구체 으로 수립ㆍ작성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

출(사업계획  변경 승인권자 : 시장ㆍ군수)

 4. 자 배 정 단 계

  가 . 산 림 청

  ○ 백두 간 할 도에 농림사업 산안 통지( 년도 10월 15일)

  ○ 백두 간주민소득지원사업 산배분 계획 확정통지(정부 산 확정 이후)

  나 . 시ㆍ 도( 지자 체 )

  ○ 백두 간주민소득지원사업 산 통지(도)

   - 산안 통지 : 년도 11월 15일까지(도 → 시ㆍ군)

   - 산배분 계획 확정통지 : 년도 12월 31일까지(도 → 시ㆍ군)

  ○ 백두 간주민소득지원사업 자 지원 확정(시ㆍ군)

   - 사업지원 상자 조정 : 년도 12월 15일까지

   - 사업 정 년도 1월  15일까 지 사업계 획   자 지원 상 자 를  확정 하 고 

사업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시․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지

   - 자 지  등

    ㆍ사업자 의 집행확인은 세 계산서, 통장사본 등 객  사업실  증거로 확인

    ㆍ시ㆍ군 사업부서는 회계연도 종료시 사업실 과 증거자료에 따라 검정실시

 5. 이 행 검  사후 리 단 계

  ○ 사업자 선정  자 리 리 주체(시ㆍ군)

   - 지원 상자를 선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보조 은 시ㆍ군에서 집행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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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검정  사업비 정산(시ㆍ군)

   - 시장 ㆍ 군 수  책임  하 에  실 시하 고  결 산실 결 과 를  회 계 연 도가  종 료 한  익 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

   - 기타 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 「보조  리에 

한 법률」의 규정에 따름

  ○ 사업장 리(시ㆍ군)

   - 농림축산식품사업에 한 리는 지침에 정한 이외의 사항은 시장ㆍ군수가 리

   - 자 을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 등은 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리 장을 비치

   - 시ㆍ 군 ․ 도청 의  사업부 서는  지원  목  외 로  사용 하 는  것 을  방 지하 기 

해 시설물을 용도에 맞게 정 리하고 있는지 연 1회 이상 확인ㆍ 검 실시

    * 마을 공동으로 운 ㆍ 리하는 시설물은 마을단 의 자치규약을 제정하여 공증 등을 

거친 후 시행토록 지도

   - 시설한 건물 등이 사유시설로 활용되어 사회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리 철

   - 보조 으로 취득한 요재산의 범   사후 리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사업 리 기본규정 제69조제1항을 용, 세부내역은 사업담당부서 등을 통해 확인

     * 건물 등은 공일로부터, 기계･장비는 구입일로부터 사후 리기간 용

  《제 재 》

  ○ 해당 시ㆍ군 사업담당자는 사업계획  일정에 맞게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지 

수시로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 당해 

사업비 보조  취소  반환 조치하고 도에 보고

   - 보조 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 을 때

   - 보조  교부결정의 내용을 반하 을 때

   - 앙 서 장의 처분에 반하 을 때

   - 허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을 교부 받은 때

   - 보조 이 부당하게 집행되거나, 보조  시설물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

리하 을 때 등

  ○ 부당사용 사유발생시 당해인에 하여 다음 기간  사업자 을 지원해서는 안되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 제63조 용

 6 . 사업평가   환 류 단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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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주 민 소 득 지원 사업 평가

  ○ ’14년도 백두 간주민소득지원사업에 한 평가를 실시하여 ’16년 산지원시 

우수 시ㆍ군에게는 사업비 인센티 를 부여할 정

    - 백두 간 할  시ㆍ군을 상으로 사업장별 실태조사를 실시

  나 . 환  류

  ○ 백두 간주민소득지원사업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 지원

Ⅳ. 2016 년도 사업신 청  수 요 조 사  기타 사항

 1. 2016 년도 사업수 요 조 사

  ○ 신청서 제출기  : 시ㆍ군(읍ㆍ면ㆍ동)

  ○ 신청서 제출일자 : 2015. 1. 20일까지

  ○ 신청자격

   - 백두 간이 통과하는 32개 시ㆍ군의 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ㆍ면ㆍ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공동체ㆍ주민 는 보호지역 

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 지원 상자 선정

   - 자 지원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면 히 검토하고 사업 상지 지 확인 

후 사업추진이 타당하다고 단될 경우 선정(타인명의 신청행  지)

  ○ 신청  지원 상자 선청 차

  
사업신청자

(읍․면․동)
──────→

사업신청
시ㆍ군

(통 보)
───→

심사․결정
사업신청자

  ○ 상자 선정시 고려할 사항

    - 사업경   종사여부, 사업 실  등

    - 사업 상지의 정성 여부

  ○ 사업 우선순  : 사업지 선정단계 참조

 2. 2016 년도 사업신 청   지원 상 자  선정 안 내

  ○ 2015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용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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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임산물 수출(농특) 6,640 8,189 8,503 9,091 11,655

국  고 4,271 5,045 5,222 5,730 7,088

지방비 - 400 400 400 800

융 자 - - - -

자부담 2,369 2,744 2,881 2,961 3,767

ㅇ임산물수출활성화 4,694 4,254 4,528 4,713 5,220

 - 국  고 2,613 2,387 2,524 2,674 2,930

 - 지방비 - - - -

3 4 임 산물 수 출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산림청 임업통상  입니다.

담 당기 담 당과 담 당자 화 번 호

산림청 임업통상 사무  곽은경 042-481-4086

산림조합 앙회 생산지원   장 신구택 02-3434-7185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유통   장 윤승식 042-389-5011

Ⅰ. 사업개 요

 1. 목   

  ○ 임산물 수출확 를 한 여건 조성  기반 마련,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홍보로 수출활성화 추진

 2. 근 거 법 령

  ○ 산림기본법 제11조, 제22조, 「산림자원의 조성  리에 한 법률」 제64조 

 동법 시행령 제68조, 「임업  산  진흥 진에 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4조

 3 .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단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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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 융  자 - - - -

 - 자부담 2,081 1,867 2,004 2,039 2,290

ㅇ해외시장개척 1,125 1,125 1,165 1,529 1,625

 - 국  고 989 989 1,029 1,386 1,489

 - 지방비 - - - -

 - 융  자 - - - -

 - 자부담 136 136 136 143 136

ㅇ수출기반구축 821 2,810 2,810 2,849 4,810

 - 국  고 669 1,669 1,669 1,670 2,669

 - 지방비 - 400 400 400 800

 - 융  자 - - - -

 - 자부담 152 741 741 779 1,341

임산물수출 진(지특) 221 226 190 590 181

국  고 177 180 152 472 145

지방비 22 23 19 59 18

융 자 - - - -

자부담 22 23 19 59 18

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1. 사업 상 자

  ○ 임산물 수출업체, 생산자, 단체 등

    - 다른 자 의 지원 제한( 복지원 제한)

      *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세부사업 간의 당해연도 복지원 제한

 2. 지원 자 격   요 건

  ○ 임산물 수출실 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임산물 수출업체‧생산자, 수출

련 법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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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지원 상

부류별 지원 상 세부품목

 

임산물류

(79)

�수실류(14) : 밤, 감, 잣, 호두, 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8) :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12) :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 ), 고비, 어수리, 개승마(삼나물)

�약 류(18) : 삼지구엽 ,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 , 약모 , 당귀, 천궁, 하수오, 감 , 독활, 잔 , 백운풀, 마

�약용류(20) :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 나무, 피나무, 옻나무, 골담 ,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1) : 나무( 나무류 포함)에서 나오는 수엽, 수액, 
수피, 수지(樹脂) 등 모든 부산물

� 상산림식물류(6) :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임산물

수출 진

�단기 임산물(HSK 1류-23류), 임산 가공품 는 생품(HSK 38류, 
45류, 46류, 48류), 목제품(HSK 44류, 94류) 수출업체

 4. 지원 자 의  사용 용 도

  ○ 임산물 수출 진을 한 매 진비, 수출 기계장비, 수출포장디자인개발, 

수출안 성 리, 해외시장개척 활동, 수출선도조직 육성, 수출특화지역 육성에 

필요한 수출장비‧선별시설 등 수출기반구축 사업비 지원

 5. 지원 형 태   사업 의 무 량

  ○ 임산물 수출활성화 사업(농특) : 정부보조 50∼100%, 자부담 0∼50%

  ○ 해외시장개척지원 사업(농특) : 정부보조 70∼100%, 자부담 0∼30%

  ○ 수출기반구축 사업(농특) : 정부보조 50∼100%, 지자체 20%, 자부담 0∼30%

  ○ 임산물 수출 진사업(지특) : 정부보조 80%, 지자체 10%, 자부담 10%

    * 사업추진 실  확인 는 사업계획 확인 후 사업비 집행

 6 . 지원 한 도액  기   범

  ○ 산림조합 앙회 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시, 사업자 

선정 심사 는 사업비 배분 검토시 세부사업별 산 범  내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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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1. 사업신 청 단 계

  ○ 산림청

    - 세부사업별 선정기  등을 반 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주  기 (산림

조합 앙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방자치단체)에 시달( 년도 12월말)

  ○ 산림조합 앙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방자치단체

    - 기본 계 획 에  의 거  세 부  추 진 계 획 을  수 립 하 여  문 지, 산림조 합 앙 회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 등에 세부사업별로 사업자선정 공고

     ＊ 주요 공고내용 : 목 , 신청자격, 신청기간, 수장소, 선정 차 등

  ○ 사업신청자 

    - 수출활성화사업 신청자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사업계획서, 수출실  

 수출계획서  증빙자료(재무제표, 업체규모 등) 등 객 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주  기 (산림조합 앙회)으로 제출

    - 해외시장개척사업  수출기반구축사업 신청자는 사업신청서(별지 제2호, 제3호, 

사업계획서, 수출실   수출계획서, 제무제표, 업체규모 등 객 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주  기 (농수산식품유통공사)으로 제출

    - 임산물 수출 진사업(지특) 신청자는 사업신청서 등 련서류를 지방자치단체 

사업주 부서에 제출

추 진 방 향  통 지
( 년도 12월 말 ) → 세 부 계 획  홍 보 → 사업신 청

산  림  청

산림조합 앙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

산림조합 앙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신청서 양식 : 별도 양식 참조

 2. 사업자  선정 단 계

  ○ 수출활성화, 해외시장개척, 수출기반구축사업 : 산림조합 앙회‧농수산식품

유통공사가 사업시행의 주체

  ○ 자치단체보조사업 : 시‧군‧구가 사업시행 주체

    * 지특회계 처리 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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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공고‧ 

수
→

사업신 청 서 

제 출
→

지원 상자 선정  

 승 인  요 청
→

사업계획  

확정( 승인)

산림조합 앙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방자치단체 산림

부서

개 인 업 체
산림조합 앙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  림  청

 3 . 세 부 계 획 수 립   시행 단 계

  ○ 민간보조사업 시행기 인 산림조합,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사업계획  월별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

    - 산림청장이 승인한 사업계획서와 보조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 에 변경승인을 받아 실행

  ○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시행은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가 구체 으로 사업

계획서를 수립․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 상자 확정 시행

    - 시장․군수는 사업별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월별 는 분기별)하여 상자를 

선발하고, 사업의 진행상황을 지도․ 검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유도

    - 사업계획의 조정 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 상자가 구체 으로 작성

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의 변경승인을 받아 실행

 ※ 사업시행 차(참고)

  ○ 사업계획 수립․신청(수출업체 등) → 사업 타당성 검토  상자 선정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수출업체 등) → 보조사업비 신청(수출업체 등) 

→ 확인  보조  교부(사업시행자)

   1) 민간보조사업 : 산림조합 앙회․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사업시행의 주체

   2) 자치단체보조사업 : 시‧군‧구가 사업시행 주체

  4. 자 배 정 단 계

  ○ 사업시행기 은 세부사업별로 분기별 자 계획에 의거 산림청에 자 신청

  ○ 산림청은 분기별로 사업주 기 에 자  배정

 5. 이 행 검  사후 리 단 계

  ○ 산림청   사업주 기 은  지원 상 자 에  한  간 담 회 · 연 찬 회  등  개 최 , 

지속 인 교육․홍보, 장지도․ 검 등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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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  지 시 자부담 부담여부를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 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철

  ○ 산림청 사업담당부서는 상·하반기별로 사업추진상황, 장의견  기타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을 해 의무 으로 모니터링· 검을 실시(연 2회 이상)

  ○ 보조 으로 취득한 요재산 리

재 산 명
사후 리기간

처분제한기 비고
부터 까지

수출용 건축물 공일 10년 「보조 의 산  리에 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여, 담보제공 등
을 제한수출용 장비 구입일 5년

 《제 재   처 벌 내 용 》

  ○ 산림조합 앙회에 수출실  증빙서, 계약서, 계산서 등을 허  는 변조

하여  제출하 을 경우 보조(융자) 의 반납조치  향후 2년간 지원 상

에서 제외

  ○ 기타 지원과 련한 반사항에 하여는「보조 의 산  리에 한 

법 률」 「농림축산식품분 야  재 정 사업 리  기본 규 정 」을  용 하 여  제 재

 7 . 사업평가   환 류 단 계

  가 . 사업평가

  1) 원 칙

   ○ 수 출 진  세 부 사업별 로  년도 사업실 을  평가 하 여  사업별  우  는 

패 티 부과 등을 통해 사업성과 극 화 도모

  2) 사업평가 요령

   ○ 주 기  : 산림청 , 산림조 합 앙 회 , 농수 산식품유 통 공 사, 지방 자 치 단 체

   ○ 평가 기간   시기 : 사업 추 진 기간  동 안 , 12월

   ○ 평가 상 : 수출활성화사업, 해외시장개척사업, 수출기반사업별 당해연도 

지원 상자 는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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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환   류

   ○ 사업성 과  환 류

    - 세부사업별 산의 범 내에서 사업의 평가를 통하여 인센티  부여

    - 지원시기 : 평가완료 후 1월 이내

   ○ 사업주 기 은 평가결과 우수조직  우수사례에 하여 집 인 홍보·교육 

등 을  실 시

Ⅳ. 2016 년도 사업신 청  수 요 조 사  기타 사항

 1. 2016 년도 사업수 요 조 사

   ○ 2016년도 사업집 행기 은  사업신 청  수 요 조 사를  작 성 하 여  산림청 에  제 출

(사업 정  년도 3.31까 지)

    - (농특) 임산물수출 사업 : 산림조합 앙회,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1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서를 산림청에 제출(2015.3.31일까지)

      ∙임산물 수출활성화 : 산림조합 앙회 생산지원 (02-3434-7185)

      ∙해외시장개척,수출기반구축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유통 (042-389-5011)

    - (지특) 임산물 수출 진 사업 : 지방자치단체 산림담당부서

      ※ 지특회계 처리 차에 의함

 2. 2016 년도 사업신 청   지원 상 자  선정 안 내

   ○ 2016년도 달라지는 사항을 미리 고․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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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수출활성화사업 지원신청서

수 출 활 성 화 사업 지원 신 청 서

- 매 진비, 수출포장디자인개발, 수출기계장비, 밤 생산이력 리 - 

 1. 신 청 인  황

업 체 명 표자 설립년도 년
주   소 (우편번호) 사업자번호

화 번 호 (지역번호) 팩스번호 (        )

담 당 자 직  
핸드폰
이메일

 2. 지원  신 청 내 역

 □ 임산물 매 진비

품목

(HS번호)

수출실 수출내역

비고
물량(kg) 액($) 수출기간

수출지역

(국가)
운송형태

 □ 수출포장디자인 개발, 분재표찰 제작, 수출기계장비

품목

(HS번호)

수출실 수출계획
비고

물량(kg) 액($) 국가 물량(kg) 액($)

 □ 밤 생산이력 리비

공 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 화번호)

공 물량
(kg)

공 액
(원) 비고

  ※ 깐밤 가공용 밤 생산이력서 첨부 깐밤 수출업체에 한함

      와 같이 임산물 수출활성화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붙임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수출실   계획서(수출증빙서류 포함) 1부.

       3. 기타 련서류(포장디자인개발 계획서, 분재표찰 제작-분재수출양묘장 

등록증, 수출기계장비-견 서, 품질설명서, 카탈로그, 밤 생산이력 리-

깐밤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B/L)사본, 공 자별 생산이력서 원본)

 산림조 합 앙 회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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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해외시장개척사업 지원신청서

해 외 시장 개 척 사업 지원 신 청 서

-  시장개척단 견, 유망품목 개발사업, 박람회(종합/개별)  - 

 1. 신 청 인  황

업 체 명 표자 설립년도 년
주   소 (우편번호) 사업자번호

화 번 호 (지역번호) 팩스번호 (        )

담 당 자 직  
핸드폰
이메일

수 출 실
( F O B 기  

천 U $ )

(’09)
매출액

(백만원)
추진
상품

목표국가
(’10)

 2. 지원  신 청 내 역

 참가자 성명 (국문) ( 문)

 참가 신청지역 유럽(  ),  일본(  ), 미국(  ), 기타(         )

 참가품목
(국문)

(한문)

( 문)

(독문)

 참가 희망시기 (20  .)   .   . ～   .   . 

 통역 필요여부 필요(  ), 불필요(  )

   와 같이 임산물 시장개척단(유망품목 개발사업자) 참가(선정)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붙임 : 1. 수출실   수출계획서 (수출증빙서류 포함) 1부

        2. 수출신용장(수출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농수 산식품유 통 공 사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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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 수출기반구축사업 지원신청서

수 출 기반구 축사업 지원 신 청 서
-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신청서  - 

1. 신 청 업체

업체명 표자
주  소

  화 팩  스
사업자번호

담당자 (직 )      / (성명) 핸드폰
매출액(천원) (’13)          (’14) 종업원수

자기자본(천원) (‘13)          (’14) 당기순이익(천원) (‘14)

 *  최 근 년도( ‘ 13   ’ 14)  재 무 제 표 첨 부

2. 신 청 품목

  ◦ 신청품목 : 

  ◦ 수출실 ( 체, 선도조직 신청품목에 해 연도별로 작성)

     (단  : 톤, 천불)

품  목
2013 2014

주수출국
물량 액 물량 액

체품목수출실
선도조직  

신청품목

 * 외국환은행장( 는 한국무역 회장) 발행 ’13～’14년 수출실 증명서 첨부

  ◦ 수출물량 비  (’15)

     (단  : 톤)

구   분 생 산 물 량
( 는  연 간 소 요 량)

수 출 물 량
( A )

재배계약( 공
계 약 )  물 량

( B )
B / A

◦합   계
 -  생산자 명 ....
 -  기타 ( 비 생산자 ) -

 * 신청품목에 한해 생산자별 계약서, 산정산자료 등 각 항목별 증빙자료 첨부

                      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농수 산식품유 통 공 사장   귀 하



��������	

Ⅱ. 산림자 원 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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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2년까 지 2013 년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합  계 2,199,555 496,646 468,967 444,611 444,611

국  고 1,240,461 269,026 252,469 240,968 240,968

지방비 797,118 187,122 210,053 197,198 197,198

자부담 161,976 40,498 6,445 6,445 6,445

3 5 조 림ㆍ 숲 가 꾸 기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산림청 산림자원과 입니다.

담 당기 담 당과 담 당자 화 번 호

산 림 청 산림자원과

과  장 진선필

사무  한창술

사무  도재

042-481-4180

042-481-4185

042-481-4218

Ⅰ. 사업개 요

 1. 목   

  ○ 산림의 경제 ･공익  가치증진을 한 나무심기

    - 경제림육성단지를 심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산림자원 조성

  ○ 숲가꾸기로 보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과 사회  일자리 창출

    - 목재생산, 소득증 , 산림경 조성 등 산림의 공익․환경  가치 증진

 2. 근 거 법 령

  ○ 산림기본법 제16조(산림자원의 조성), 산림기본법 제17조(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 산림자원의 조성  리에 한 법률 제10조(벌채지 등에서의 산림조성),  

제11조(산림의 육성지원), 제12조(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환), 제64조(자 지원) 

  ○ 임업  산  진흥 진에 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 보조  리에 한 법률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산 계상 신청 등), 

제9조(보조 의 상 사업  기 보조율 등)

 3 .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단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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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조  림 1,388,940 98,030 123,449 125,163 125,163

 - 국 고 821,217 63,251 78,201 79,401 79,401

 - 지방비 473,991 28,342 38,803 39,317 39,317

 - 자부담 93,732 6,437 6,445 6,445 6,445

ㅇ숲가꾸기 810,615 398,616 345,518 319,448 319,448

 - 국  고 419,244 205,775 174,268 161,567 161,567 

 - 지방비 323,127 158,780 171,250 157,881 157,881

 - 자부담 68,244 34,061 - - -

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1. 사업 상 자

  ○ 조림,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는 산림소유자  지방자치단체 등

  ○「산림자원의 조성  리에 한 법률」제23조에 의한 산림조합, 산림   

조합 앙회

  ○「임업  산  진흥 진에 한 법률」제17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산림경 능력이 있는 자

  ○ 사업 실행 

    - 사업실행은 산림소유자가 직  실행

    - 산림경 계획을 인가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인가받은 내용 로 산림

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산림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산림조합 는 

산림조합 앙회 등에서 행

    - 산림사업을 행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에게 그 사유  행할 자를 

통지하고 동의를 받은 경우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조합에게 행

실행. 다만, 숲가꾸기 사업의 경우 주소불명,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기가 어려울 때에는 게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30

일 이상 행사유  행자를 공고한 것으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음

 2. 지원 자 격   요 건

  ○ 조림,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는 산림소유자  지방자치단체 등

    - 산림경 계획상 조림․숲가꾸기 사업 계획이 반 된 산림

    - 경제림육성단지 리계획, 임업진흥권역 실행계획이 반 된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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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경 , 업경 이 설정된 산림

    - 산불피해지, 벌채지 등 조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 인공조림지  경제림으로 육성이 가능한 천연림 보육 상지

    - 기타 숲가꾸기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 국고보조 제외 임지 : 국유림  부(사용허가), 분수림, 민유림  타용도로 

용할 산림

 3 . 지원 상

사업별 지원 상  세 부  사업

조   림

◦ 경제림조성(목재생산조림, 바이오순환림조성, 특용수조림, 유휴토지
조림)

◦ 큰나무조림(공익조림, 산림재해방지조림)
◦ 지역특화조림(동계올림픽 경 림, 용담호 다목  수변림, 나무 특

화림, 보은산 테마숲 조성, 송이소나무 특화조림, 5  명산 가꾸기, 
칠갑산 특화림, 호반모델숲, 변산경  특화림, 정남진권 푸른숲조성, 
용궐산 미르숲조성, 덕숭산 특화림, 내장산 단풍 특화림)

숲가꾸기
◦ 조림지가꾸기(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가지치기, 선목, 천연림보육, 천연림개량), 산물수집 등

 4. 지원 자 의  사용 용 도

  ○ 조림

    - 설계･감리비, 조림 정지정리비, 묘목 , 식재인건비, 부 비용 등

  ○ 숲가꾸기 사업

    - 설계․감리비, 숲가꾸기 사업  숲가꾸기 산물수집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

 5. 지원 형 태   사업 의 무 량

  ○ 조림  숲가꾸기 : 농어 구조개선특별회계 자치단체자본보조

    - 경제림조성 : 사업비의 90% (국비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큰나무조림 : 사업비의 100% (국비 50%, 지방비 50%)

    - 지역특화조림 : 사업비의 100% (국비 70%, 지방비 30%)

    - 정책숲가꾸기 : 사업비의 100%(국비 50%, 지방비 50%)

    - 공공산림가꾸기 : 사업비의 100%(국비 50%, 지방비 50%) 



- 586 -

 6 . 지원 한 도액  기   범

  가 . 조   림

    ○ 조림사업의 원가계산은 ｢조림 설계･감리  사업시행지침｣ 용

  나 . 숲 가 꾸 기

    ○ 숲가꾸기 사업 원가 작성 기 에 따름

       * 숲가꾸기 설계․감리  사업시행지침(산림청 훈령 제1150호 : 2013.1.21.)

       * 숲가꾸기 설계․감리  사업시행지침 개정시 개정된 숲가꾸기사업 원가작성 기 에 따름

    ○ 직 노무비

사업종별 기 품셈 용노임단가 품셈 용범

풀베기 7.0명 보통인부 o 모두베기 용

덩굴제거

7.0명 보통인부 o 지상부제거  약제처리

(뿌리굴취시

10.5명)
o 지상부제거  지하부 굴취

어린나무

가 꾸 기
10.0명

특별인부 50%

보통인부 50%
o 벌 채 : 6.0명(평균경  6cm)

보통인부

o 가지치기 : 4.0명

 - 0.4명/100본(잣나무, 0～1m), 가지치기본수 

1,000본

솎아베기

6.6명
특별인부 50%

보통인부 50%

o 벌목조재 : 6.6명

 - 1.2명/100본(평균경  14cm), 제거본수 550본

(선목포함시 

7.6명)

(보통인부) o 선목 : 1.0명

 - 미래목선목 200～250본/ha 기

가지치기 2.5명 보통인부 o 1.0명/100본(잣나무,2～4m), 제거본수 250본

산물수집(인공림) 9.65명 보통인부 o 생산재  19.3㎥/ha, 2㎥/인(평균경  10cm) 

산물수집(천연림) 7.55명 보통인부 o 생산재  15.1㎥/ha, 2㎥/인(평균경  10cm)

선목(미래목)
1.0명

1.0명

기술자

보통인부

o 1조/ha당, 미래목 200본 선목

 - 1조 : 기술자, 보통인부 각 1명

선목(제거목) 1.8명 기술자 o 0.4명/100본당, 제거 상목 450본 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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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인․할증요소

사업종별 비   고

풀베기
경사도(0～+10%), 활엽수․용기묘조림지(+10%), 

상지(0,+10%)
덩굴제거 덩굴류 분포형태(0～+10%), 경사도(0～+10%)

어린나무가꾸기 임상(+,-10%), 경사도(0～+10%), 제거 상 식생량(+,-10%)
솎아베기(간벌) 경사도(0～+10%), 장애물 정도(+,-10%), 규격재 생산(+10%)

가지치기 경사도(0～+10%), 장애물 정도(+,-10%),
산물수집(인공림, 천연림) 경사도(0～+10%), 장애물 정도(+,-10%),

선목(미래목, 제거목) 선목시기(+,-10%), 경사도(0～+10%), 장애물 정도(+,-10%)

  ○ 인자별 세부 할인․할증 용기

사  업  별 용인자 +10% +5% 기 공정 -10%
차등
범

1. 풀 베 기 경 사 도 30° 과 15°～30° 15°미만 - 0～+10%
 상 지 천연갱신지 인공조림지 0,+10%

기     타
활엽수, 

용기묘 조림지
- - +10%

2. 덩굴제거
덩굴류 

분포형태
불규칙

으로 분포
 면 에 

균일하게 분포
집단화 되어 

분포
0～+10%

경 사 도 30° 과 15°～30° 15°미만 - 0～+10%
3. 어린나무 

가꾸기
임상 침엽수림 혼효림 활엽수림 +,-10% 

경 사 도 30° 과 15°～30° 15°미만 - 0～+10%
제거 상
식 생 량 (1,200본이상) (800～1,200본)

소
(800본이하)

+,-10%

3. 솎아베기 (선목시기) (5～9월) (12～2월)
(10～1월,

3월～4월)
(+,-10%)

경 사 도 30° 과 15°～30° 15°미만 - 0～+10%
※ ( ) : 

선목을 포함하여 
시행 시 용 

장애물의
정    도

가슴높이 이상 
본․ 목

가슴높이 미만 
본․ 목

무릎높이 이하 
본․ 목

+,-10%

규격재 생산
규격재 생산을 

한 조재
- - +10%

4. 가지치기 경 사 도 30° 과 15°～30° 15°미만 - 0～+10%
장애물의
정    도

가슴높이 이상 
본․ 목

가슴높이 미만 
본․ 목

무릎높이 이하 
본․ 목

+,-10%

8. 산물수집 경 사 도 30° 과 15°～30° 15°미만 - 0～+10%
장애물의
정    도

가슴높이 이상 
본․ 목

가슴높이 미만 
본․ 목

무릎높이 이하 
본․ 목

+,-10%

9. 선목사업 선목시기 5～9월 12～2월
10～1월,

3월～4월
+,-10%

경 사 도 30° 과 15°～30° 15°미만 - 0～+10%
장애물의
정    도

가슴높이 이상 
본․ 목

가슴높이 미만 
본․ 목

무릎높이 이하 
본․ 목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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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1. 사업신 청 단 계

  산림청

  ○「보조 의 산  리에 한 법률」 규정에 의거 기획재정부장 에게   

보조 산 요구( 년도 5월말)

  시․ 도

  ○ 기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보조 에 한 신청을 받아 앙부처

(산림청)에 「보조  교부신청서」 제출( 년도 4월말)

  시․ 군 ․ 구

  ○ 산림소 유 자  등  사업 상 자 로 부 터  조 림  숲 가 꾸 기 사업 신 청 서를  수

( 년도 2월 말 )

    - 사업신청을 한 공고·홍보 주체 : 시․군․구

    - 신청서 양식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기본규정 별지 서식

  ○ 조림  숲가꾸기 사업 신청서 검토후 역자치단체(시․도)에 국고보조사업 

신청( 년도 3월말)

    - 국고보조사업 제외임지 

     ․국유림  부(사용허가), 분수림  민유림  타용도로 용할 산림 등

 2. 사업자  선정 단 계

  산림청

  ○ 지자체의 사업 소요량 수용 여부 결정(보조  가내시)

  시․ 도

  ○ 기 지자체의 사업 소요량 수용 여부 결정

  시․ 군 ․ 구

  ○ 조림  숲가꾸기 사업 가내시를 기 으로 사업계획 수립, 상 사업자 선정

(수혜자)  필요한 조치( 년도 12월)

    - 사업량  사업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소유자 동의서 징구( 년도 

11월～사업실행 1개월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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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세 부 계 획 수 립   시행 단 계

  산림청

  ○ 조림  숲가꾸기 사업계획을 수립 시․도에 시달(1월)

    - 사업량  보조  집행계획 수립 시달(1월)

    - 지방자치단체 보조  산(안) 시․도별로 가내시( 년도 11월)

  시․ 도

  ○ 조림  숲가꾸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시달

    - 사업량  사업비 집행계획 시달(1월말)

    - 지방자치단체 보조  산(안)을 시․군․구별로 가내시하여 시․군비 확보 

 사업 비( 년도 12월)

  시․ 군 ․ 구

  ○ 조림  숲가꾸기 사업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국고보조사업  상자 선정 

 동의서 징취( 년도 11월 ～ 사업실행 1개월 까지)

 4. 자 배 정 단 계

  산림청

  ○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  교부신청에 따라 사업량 확정 보조  교부 결정

    - 지방자치단체보조  산 확정 통지(1월말)  월별, 분기별 자 배정 

  시․ 도

  ○ 산림청에서 보조  확정통지 내역을 기 으로 시․군․구별 보조  확정 통지(2월)

    - 지방자치단체보조  산 입결정(도비)  자 배정 통지

  시․ 군 ․ 구

  ○ 조림  숲가꾸기 사업계획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국고보조 사업 상자 

선정  동의서 징취( 년도 11월 ～ 사업실행 1개월 까지)

    - 사업 실행 후 공검사를 거쳐 사업비 집행(2～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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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 행 검단 계

  산림청

  ○ 조림  숲가꾸기 사업의 정성  문제  등 개선사항 발굴을 해 사업장 

일제 지도 검 실시(년2회)

  시․ 도

  ○ 조림  숲가꾸기 사업 실행 기간  시․군․구에 한 수시 지도 검

    - 시․군․구의 장 토론회 지도  사업시행결과 취합 산림청에 종합보고

    - 분기별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실행지에 해 장 검 실시(년4회) 

  시․ 군 ․ 구

  ○ 사업 리  자 리 주체로서, 사업실행자로부터 완료보고가 제출되면 련

규정에 따른 공검사 실시

    - 조림  숲가꾸기 설계․감리  사업시행 지침에 따른 감리제도 운   

사후 리 실시

    - 주요 사업지에 한 장 토론회 개최

    - 사업실행 후 ｢사유림 경 정보 시스템｣에 사업 실  기록 등 이력 리

 6 . 사후 리 단 계

  ○ 조림사업에 한 조림방법별, 수종별 활착조사를 실시(6월-9월, 산림청, 

시․도  시․군․구)

    - 조림방법별, 수종별 활착 조사 결과에 따라 보식  재조림 계획 수립

  ○ 조림  숲가꾸기 재정성과모니터링 실시(3월-12월, 산림청)  사업추진 결과 

보고(12월, 시․도  시․군․구) 

  ○ 보조 으로 취득한 요재산 리

재산명
사후 리기간

처분제한기 비고
부터 까지

조림 실행지

숲가꾸기 실행지
2015년도 2020년도 5년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 조림  숲가꾸기 보조사업 실행지는 보조사업 수혜자(산주 등)가 보조사업 

목 달성을 한 사업장 리의 성실한 의무를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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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재   처 벌 내 용 》

   - 산림을 보조사업의 원래 목 외 사용시 보조받거나 지원받은 액에 이자를 

더한 액을 산림청장, 시･도지사 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환

      * 보조  리에 한 법률 제31조, 같은법 제32조의2, 산림자원의 조성  리에 

한 법률 제64조

    - 산림사업보조 의 반환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산림사업 자 지원의 상

에서 제외 할 수 있음

      * 산림자원의 조성  리에 한 법률 제65의2조

 7 . 사업평가   환 류 단 계

  ○ 조림  숲가꾸기 사업에 한 기 별 사업 평가(12월, 산림청, 시․도)

  ○ 조림  숲가꾸기 사업 실 보고서에 따른 사업비 결산  정산 추진(익년도 

6월까지, 산림청, 시․도  시․군․구)

    - 계획 비 사업량  사업비 집행 상황  사업부진 사유 등 분석 평가

  ○ 조림  숲가꾸기 사업의 추진실   평가결과를 익년도 보조사업 계획에 

반 (기 별 사업량  보조  증․감 반  등, 산림청)

Ⅳ. 2016 년도 사업신 청  수 요 조 사  기타 사항

 1. 2016 년도 사업수 요 조 사

  ○ 5차 산림기본계획(변경)  농림사업실시요령에 의거 년도 2월 까지 

조림  숲가꾸기 사업 국비보조 사업 신청․ 수

 2. 2016 년도 사업신 청   지원 상 자  선정 안 내

  ○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용하여 신청





�	
���

Ⅰ. 생산  유 통  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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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 유 기질 비 료 지원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  입니다.

담 당기 담 당과 담 당자 화 번 호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

  장 조장용

사무  최남근

주무  안양주

044-201-1891

044-201-1892

044-201-1893

농 앙회 자재부
  장 신 호

과  장 조 식

02-2080-6401

02-2080-6408

Ⅰ. 사업개 요

 1. 목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  토양

환경 보 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 환경 친화 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고품질 안 농산물 생산 유도

 2. 근 거 법 령

  ○ 비료 리법 제7조(비료의 공 )

 3 .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단  : 천톤, 백만원)

구     분 2012년까 지 2013 년 2014년 2015년 2016 년이 후

물량 18,408 3,081 3,200 3,200 3,200

국고(보조) 895,421 161,327 160,316 160,000 160,000

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1. 사업 상 자

  ○ 「농어업경 체 육성  지원에 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 정보를 

등록한 농업경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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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 자 격   요 건

  ○ 「농어업경 체 육성  지원에 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 정보를 

등록한 농업경 체로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농산

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

   - 친환경인증농가, 친환경단지농가, 들녘 경 체육성사업 참여농가에 해서는 

우선순 를 부여

   - 2014년도 녹비작물 종자 지원 상농가의 경작필지는 2015년 유기질비료 

50% 이내로 지원

 3 . 지원 상

  ○ 유기질비료(3종,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2종, 가축

분퇴비·퇴비) (이하 “지원 상 비료”이라 함)

   - 부숙유기질비료의 경우에는 원칙 으로 1개 업체 1개 비종 공 이 원칙이나 

발효시설 등 주요시설(발효시설  후부숙시설)이 구분 설치되어 있을 경우 

2개 비종 동시 공  가능(농 진흥청에서 심사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4. 지원 자 의  사용 용 도

  ○ 지역농업 동조합, 지역축산업 동조합, 품목농업 동조합  엽연 생산 동

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을 통하여 구입하는 지원 상 비료 구입비의 일부 보조

  ○ 제조업체가 살포를 행할 경우 살포비 일부를 지방비에서 지원 할 수 있음

(지방비는 살포비에 우선 지원하고 단가는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자율 지원)

   - 살포를 행코자하는 제조업체는 사 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살포업체 

지정을 받아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살포 행 살포업체 지정시 살포에 필요한 장비 등이 구비되었

는지 확인하여야 함(수송차량, 살포차량  자체계량기 는 문업체 이용시 계약서 등)

 5. 지원 형 태   사업 의 무 량

  ○ 자 재원 : 국고, 지방비, 농 지원  등

  ○ 지원조건 : 보조(국고 700원～1,400원/20kg + 지방비 600원/20kg 이상) + 농

지원  등 + 자부담(20%이상)

  ○ 지원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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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고(정액지원)

(단  : 원/20kg)

   

구 분 특등 1등 2등

유기질비료 1,400

부숙유기질비료 1,300 1,000 700  

   - 지방비 : 600원/20kg 이상 정액의무 부담 단, 시·도간 산 배 등에 따라 

국고가 추가 배정된 경우 의무부담에서 제외

    ․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지방비를 600원/20kg 이상 추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추가지원액에 한 지원기 을 자율 으로 결정하되, 품질등 제 운

취지에 따라 등 별 차등 지원해야 함.

     * 품질등 이 좋은 부숙유기질비료에 해 우 지원하고, 공 업체의 지역별 차등지

원과 등 이 낮은 부숙유기질비료에 한 우 지원은 지

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1. 사업신 청 단 계

 시· 군 · 구 ( 읍 · 면 · 동 ) ,  농 앙 회 ( 조 합 )

  ○ 읍·면·동은 시․군․구의 사업계획과 조합으로부터 통지받은 참여업체별 계약

비종과 품질등 ·생산비종․제제형태․제조원료․배합비율․ 매( 정)가격 

 사업신청기한 등을 농업인에게 홍보  안내(시·도, 시·군·구 소요 산 

등 조)

  ○ 각 조합은 신청기 이 읍·면·동으로 환됨에 따라 변경내용, 농업인 신청가능 

비종 등을 읍·면·동에서 안내할 수 있도록 10월 까지 읍·면·동에 홍보물(포스터, 

리 릿 등) 배부  농가안내문 발송 등 조치

 농업인  등

  ○ 농업인은 비료의 종류, 품질등 (부숙유기질비료에 한함), 신청물량(포), 공

시기(월 단 ) 등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신청 기간 내에 

해당 읍·면·동에 신청

   - 사업 신청기간 : 사업 년도 10월 20일～11월 30일

   - 신청서는 농지 소재지 시군구별로 1건으로 작성하되, 동일 시군구내에 농산물과 

엽연 를 모두 재배하는 경우는 각각 신청서를 작성 제출(농산물 1건, 엽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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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 공 내역이 [별지 제1호 서식]에 포함되어 제공되는 경우는 해당 신

청서를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여 신청 가능

   - 농업경 체로 등록하 거나 등록 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야 하며, 농가별 공 량 결정 단계  비료 공 단계에서 경 체 등록여부 

확인(경 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사업 제외)

   - 농업인은 공 희망년도를 1년간, 3년간, 5년간으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

으며, 이런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농지면  

변화 등 필요한 경우는 신청서 변경 제출 가능)

   - 비료 공 희망 업체는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며, 기재하지 않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시군구(유기질비료공 리 의회)에서 선정

    * 해당 업체에서 공 하는 비료량이 50포 미만(마을 단  합계)으로 거나 운송

거리가 먼 경우, 해당업체의 공 능력을 과하거나 행정처분을 받는 등 부득

이한 경우 업체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물랑은 해당 경 체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비종별 비료량을 포 단

(20kg/포 )로 기재하며, 실제 공 량은 국고 등 산형편에 따라 신청량

보다 게 공 될 수 있음

   - 가축분퇴비․퇴비는 농업인이 신청하는 등 으로 공 하되, 업체  등

별 신청․공 물량의 수  등 여건을 감안하여 다른 등 으로 조정될 수 

있음

    ․ 높은 등 의 비료의 공 량에 비해 신청량이 어 공  잔량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를 낮은 등  신청농가에 우선 공  가능(가격은 신청 등 을 

용)

     * ) 특등 을 신청한 농업인이 어 특등 에 잔량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를 1등  신청 

농업인에게 우선 공  가능(1등 은 2등 으로 공  가능)

    ․ 높은 등 의 비료의 공 량에 비해 신청량이 많은 경우 과 신청량에 

해서는 바로 아래 등 으로 공  가능(가격은 공  등 을 용)

     * ) 특등  공 량에 비해 신청량이 많은 경우 과 신청량에 해서는 1등 으로 변경

하여 공  가능(1등 은 2등 으로 공  가능)

    ․ 등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1등 (기 등 )으로 간주하여 공

   - 해당 농업인이 요청하는 경우 최종 공 량이 결정되기 에 신청물량에 

해 우선 공 이 가능하며, 이런 경우 최종 공 량 결정 이후 국고 지원물

량 범 에 포함되는 물량은 지원액(국고, 지방비 등)을 차감한 잔액을 자부

담하고, 국고 지원물량을 과한 물량에 해서는 액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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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의 신청정보 기 으로 농 에서 우선 공 하되, 상기 내용을 사 에 설

명하고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  추진(필요시 확인서 징구)

   - 공 시기는 작물재배 시기 등을 감안하여 월단 로 지정하되, 사업연도 

1～2월에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과수 농가 등)는 신청시( 년도) 비료 공

시기를 11～12월로 지정

  ○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작하는 농지소재지를 할하는 읍면동에 제출

(농업인 편의를 해 해당 농업인이 작성한 신청서를 이장, 공 희망농 , 작목

반장 등을 통해 할 읍면동에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등기>, 자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 가능)

   - 경작 농지소재지 할 읍면동이 다른 경우로서 농지소재지 할 행정구역이 

시․군․구는 같고 읍면동만 다를 경우에는 그  하나의 농지소재지 읍면

동에 신청하고, 농지소재지 할 행정구역이 시․군․구를 달리할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 신청하여야 함. 

   - 한 신청인 주소지와 농지소재지 할 행정구역(시․군․구)이 다른 경우

에는 농지소재지를 할하는 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면동장은 내경작자(유기질비료 지원을 신청한 농지소재지 

할 시․군․구내에 주소를 둔 신청인)의 기 에 따라 처리

   - 농업인은 신청서에 유기질비료 자부담 비용을 납부할 ‘공  희망조합’을 

지정하여야 함.(Agrix에서 지원하는 조합정보 활용  제공)

   ▪ 조합원인 경우는 신청 농지를 할하는 시도에 소재하는 조합(품목조합 

포함)  자신이 가입한 조합을 지정

     * 다만, 타 시도 소재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조합을 공 희망조합으로 지정 가능

      * 농 앙회는 사업 신청 10일 까지 조합별 조합원 가입내역을 Agrix에 제출

   ▪ 조합원이 아닌 경우는 근성, 운송비 등을 고려하여 신청농지 할 시군구

(읍면동) 소재 조합 지정

     * 조합원이 자신이 가입한 조합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는 비조합원으로 간주하여 

신청농지 할 시군구(읍면동) 소재 조합 지정

   ▪ 엽연 조합원의 경우는 공 회사와의 계약을 엽연 조합 앙회가 추진하고, 

조합수가 다는 을 고려하여 타 시도 소재 엽연 조합을 공 희망조합

으로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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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자  선정 단 계

 시· 군 · 구 ,  농 앙 회 ( 조 합 )

  ○ 시장·군수․구청장(특․ 역시는 시·도지사)은 유기질비료공 리 의회(이하 

“ 의회”라함)를 구성하고 농가별 공 물량, 공 업체 정성 등을 검토하여 확정

   - 의회 구성  운 방법

   ▪ 의회는 시․군․구 담당공무원, 농  시․군 농정지원단, 지역조합 구매담당 

직원, 농업인, 련 문가 등 6명 이내로 구성(사업실시 연도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부숙유기질비료 생산 조합  업체 련자 제외)

   ▪ 의회는 농가가 신청한 공 업체에 한 생산여건, 제품의 품질, 주문물량 

공 가능 여부, 운송거리, 생산능력 과여부 등을 검토한 후 공 업체로 

결정하되, 공 이 어렵다고 단되는 경우는 다른 업체로 변경 가능

      * 업체별 공 능력(계약물량)  잔량 등은 Agrix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회는 업체별 계약물량 비 재 신청량, 잔량 등을 활용하여 

공 업체 선정

   ▪ 농가별 공 량은 농가 신청물량, 재배면 , 재배작물, 련 통계자료(품목

별 국 평균 신청량 등) 등을 고려하여 확정

      * 농가 신청량이 품목별 단 면 별 국 평균 신청량 이하인 경우는 우선 배정

(농가 신청량 부분 인정), 국 평균량을 과하는 비료량에 해서는 산

의 범  내에서 작부체계, 품목, 재배방법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추가 배

정(농가 신청량을 과하지 않도록 유의)

   ▪ 특히, 내 농가에 정부보조  혜택이 골고루 나 어 질 수 있도록 특정

농가에 한 과다․과소 배분, 특정작목 우선 배분 등 지

   ▪ 의회는 질 좋은 퇴비 생산업체를 우 하되, 공 업체의 지역별 차등지

원, 공정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부 한 행 , 품질 낮은 유기질비

료의 농가공  지

  ○ 농 앙회(엽연 조합)는 농식품부 Agrix 자료(시․군․구 선정자료)를 

통지받는 즉시 시․군 농정지원단, 할 지역농 , 지역축   품목농

에 통지

      * 정보의 교환은 산통지(DB)가 원칙이며, 산오류 등인 경우 일시 으로 엑셀 일 

등으로 정보교류는 가능하나, 산 복구시 엑셀 일 등은 모두 삭제 조치

      * Agrix 자료가 농 앙회(엽연 조합)로 달된 이후 Agrix 자료의 변경은 불가

      * 농 앙회(엽연 조합)는 필요한 경우 사업 정산자료를 Agrix로 제출(사업이 종료된 

후 연간 정산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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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조합은 시․군․구의 사업 상자 선정내역 등을 농업인에게 공지(인수 

날짜  장소 등 확인)하고 공  실시

    - 사업 상자로 선정된 농가에서 사업 상자 선정 통지와 동시에 비료를 

공 받을 수 있도록 사 에 필요한 조치

    - 공 과정에서 변경이 발생되는 경우는 해당 조합에서 농가의 변경신청서, 폐업, 

납품거부 등 근거자료를 토 로 해당 농가의 배정 산 이내에서 변경(단, 농가가 

변경되는 경우는 사 에 시․군․구와 의)

    - 매월 변경결과를 정리하여 해당 시․군․구에 제출(가  산 통지)

    - 기타 변경과 련된 세부사항은 농 앙회에서 마련 시행

 3 . 세 부 계 획 수 립   시행 단 계

 농 앙 회 ( 조 합 )

 《공 업체  선정   공 가 격  결 정 》

  ○ 선정기

    - 비료 리법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고 “지원 상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농 앙회 는 엽연 조합 앙회가 지정하는 공 업체에 한해 

다음의 제외 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

   

<  제  외   상  >

▪ 임원 는 표자가 보조 을 횡령하여 벌 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업체

▪ 최근 3년 이내에 계기 에 허  자료를 제출하여 보조 이 부당하게 지 되
도록 한 업체

▪ 국세  지방세 등 세  미납업체

▪ 비료 리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 에 합하지 
아니한 업체

▪ 2014. 12월 말  까 지 [별 표 1]의  사업 참 여  제 한 기 에 서 정 한  제 한 기간 이  경
과 되 지 아 니 한  업체

  * 농 앙회장  엽연 조합 앙회장은 회계질서 문란행  방지와 불량 비료
의 유통으로 인한 토양오염  농업인 피해 방지를 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제외 상을 정할 수 있음

▪ 농 진흥청장 는 시․군․구청장이 실시하는 품질검사를 2014년도에 받지 않은 업체

 ․ 부산물비료의 경우 농 진흥청장이 실시하는 품질등  평가를 2014년도에 받지 않은 업체

    * 2015년도 신규 참여업체 제외

▪ 발효시설(통풍식 는 교반식)에서 유기물을 미생물에 의한 충분한 발효(부숙)
과정과 후숙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산한 부산물비료 생산업체와 작물의 양공 과 
토양에서 화학  변화와 토양의 물리성 개선조건에 맞지 않은 부산물비료를 생산한 업체

    * ) 생석회를 혼합하여 안정화하여 생산한 부산물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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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 앙회장  엽연 조합 앙회장은 정부사업 공 업체 선정기 (비료품질에 

향을 미치는 사용원료 등 품질 리 기 , 공 업체별 생산능력 등 포함)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 과 사  의한 후 공지

  ○ 선정 차 등

    - 정부사업 참여 공 업체 선정의 신청자격, 신청서류, 선정 차, 선정업체의 권리․

의무 등에 한 사항은 농 앙회장  엽연 조합 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 필요한 경우 사 에 공 업체 는 공 을 희망하는 업체에 해 신청자격, 생산능력 

등에 해 장 확인 실시

    - 사업 신청 개시 10일  까지 공 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농식

품부를 경유하여 Agrix 시스템에 반 (공  업체명, 소재지, 비종, 생산능

력, 공 가능 잔량 등 신청시 참고자료 포함)

  ○ 농 앙회장  엽연 조합 앙회장은 구매가격(업체납품가격)  공  

가격(조합 매가격) 결정방법과 차를 따로 정하여 시행

 《 공  방법 》

  ○ 공 기  : 지역농 , 지역축 , 품목농   엽연 조합

   - 농업인이 제출한 유기질비료 공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명시된 희망 공

조합이 공 . 다만, 농업인이 신청서에 ‘공 희망조합’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수한 읍면동에서 수정한 후, 그 내용을 해당 농업인에게 통지

  ○ 공 시기 : 1～12월

  ○ 공 단  : 포 (10kg, 15kg, 20kg), 톤백(500～1,000kg)

  ○ 공 방법

    - 조합은 공 업체에서 직  농가에 공 하도록 발주하고, 조합 담당자가 실물

공  여부를 확인

    - 공 업체에서는 농  산 로그램에 속하여 농가에 비료를 공 하기 

에 해당농 에 배송정보를 미리 입력하여 공 시기를 통지하여야 함

     * 배송정보 없이 농가에 공 한 비료에 해서는 공 실 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만, 

조합에서 농가에 직  공 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됨 

    - 조합에서는 배송정보를 받은 경우에는 공 업체에서 공 할 상 농가, 농가별 

물량, 비료의 종류, 품질등 (부숙유기질비료에 한함) 등을 악하여 기록

하고 인수확인 상일 경우에는 장 확인

     * 농가당 300포(20kg기 ) 이상 공 되는 경우에는 장을 확인하고, 300포 이하 공

농가에 한 인수확인은 조합자체 계획을 수립 추진 



- 603 -

    - 공 업체는 농가 배송 완료시 농가의 인수증을 받아 조합에 제출(톤백 공 시 

계량 확인서 첨부)

     * 인수증은 농 앙회장이 정한 양식을 반드시 사용

    - 톤백으로 공 시에는 자체계량기를 설치하여 계량하거나, 공인된 계량업소의 

계량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 자체계량기는 연 1회 이상 계량기 검정을 받아야 함

    - 살포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농업인  조합에서 공 업체를 직  방문하여 톤

백에 담겨진 상태의 비료를 상으로 품질, 량 등을 확인하여 인수하고, 인

수가 완료된 후 살포차량에 담아 운반하는 것은 가능

    - 조합은 농가별 선정물량 한도 범  내에서 비종별(등 별 포함)로 보조  

지 단가를 차감한 가격으로 매 처리

  ○ 부숙유기질비료 공 시 유의사항

    - 부산물비료는 포 장 지 는  톤 백 에  품질 등 을  확인 할  수  있 도록  표시

(표시방법은 농 진흥청장이 정함)

        * 톤백의 경우 비료생산업자 보증표를 톤백 포장의 우측 상단에 부착하여 보 ․

매

    - 공 업체별 총 공 량(시 물량 포함)은 연간 생산능력을 과할 수 없음

     * 1개 부산물비료업체에서 2개 비종을 공 하는 경우에는 발효시설  후부숙시설을 

별도로 구분․의무표시(가축분퇴비, 퇴비)하고, 생산능력은 발효시설 기 으로 구분․산정

     * 농 앙회  엽연 조합 앙회에서는 공 업체별 연간 생산능력을 과하여 공

되지 않도록 산망을 리하고, 생산능력 과물량은 정부사업 공 상 제외

    - 공 업체별 연간 생산능력은 농 앙회․엽연 조합 앙회·한국유기질비료

산업 동조합에서 자율 으로 조사한 연간 생산능력을 기 으로 함

     * 업체별 연간 생산능력을 과하지 않더라도 직  생산하지 않은 제품(OEM 제품 등)은 

공 (납품)할 수 없음

    - “지원 상 비료” 생산업체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매 장과 [별지 제3호 

서식]의 제조원료 기재장부를 의무 비치(3년간 보존)하고, 성실하게 기재

하여야 함

  ○ 유기질비료 OEM 공 시 유의사항

    - 생산업자  매업자는 유통단속  품질불량 등 제품하자에 해 연  

책임을 짐

     - 공 업체로 선정되어 농 과 계약한 업체와 OEM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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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자 배 정 단 계

 농 앙 회 ( 조 합 )

  ○ 농 앙회 시․군농정지원단에서 매 분기 익월 10일까지 각 조합의 비료 공

내역을 취합하여 할 시․군․구에 보조  지  신청

    - 엽연 조합은 직  할 시․군․구에 보조  지  신청

 5. 이 행 검단 계

 《사후 리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시․군․구)  조합에 하여 비료공  상황  

자  집행상황을 검하여 농림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유도하고 자 의 부 정 

지 사례 등을 사 에 방하여야 함

  ○ 비료공   자  집행상황 검

    - 상기  : 시․도(시․군․구)  조합

    - 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  검 반 : 농림축산식품부, 농 앙회 는 엽연 조합 앙회 합동 지 검 등

  ○ 검항목

    - 비료 공  상황, 보조  지  정성 등

 시․ 도( 시․ 군 ․ 구 )

  ○ 시․도  시․군․구에서는 자체 검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 1회 이상 비료

공  상황  자  지 상황, 농가 만족도 등 장 검을 실시하여야 함 

( 검결과는 시․도에서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농 앙 회

  ○ 농 앙회  엽연 조합 앙회는 비료를 공 하는 조합에 하여 자체 

검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 1회 이상 비료 공 상황 등 장 검 실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제 재   처 벌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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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도 ( 시․ 군 ․ 구 )

  ○ 시․도  시․군․구는 보조 이 부 정하게 지 된 경우에는 「보조 의 

산  리에 한 법률」에 따라 의 조치하여야 함

 농 앙 회

  ○ 농 앙회는 비료공  상황에 한 장 검 결과, 비료가 부 정하게 공

된 경우에는 보조  지 신청시 공 실 에서 제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Ⅳ. 2016 년도 사업신 청  수 요 조 사  기타 사항

 1. 2016 년도 사업수 요 조 사

  ○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함

 2. 2016 년도 사업신 청   지원 상 자  선정 안 내

  ○ 사업신청 :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함

  ○ 지원 상 : 「농어업경 체 육성  지원에 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

경 정보를 등록한 농업경 체로서 농산물 생산을 하여 부산물

비료(유기질비료 포함)를 자신의 농업경 체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사용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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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 토 양 개 량제 지원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  입니다.

담 당기 담 당과 담 당자 화 번 호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

  장 조장용

사무  최남근

주무  안양주

044-201-1891

044-201-1892

044-201-1893

농 앙회 자재부
  장 신 호

차  장 최만형

02-2080-6401

02-2080-6410

Ⅰ. 사업개 요

 1. 목   

  ○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공 함

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 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2. 근 거 법 령 :  농지법 제21조(토양의 개량․보 )

 3 .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  : 백만원, 천톤)

구    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합 계 1,127,024 89,881 91,384 91,717 91,717

 국 고 788,917 62,917 63,969 64,202 64,202

 지방비 338,107 26,964 27,415 27,515 27,515

 물 량 12,553 671 698 644 644

   제주도(국고) (8,328) (2,644) (2,274) (2,475) (2,475)

   제주도(지방비) (4,907) (1,133) (974) (1,061) (1,061)

   제주도(물량) (93) (26) (23) (25) (25)

   * 제주도에서는 사업비를 ’07∼’09년까지 균특회계에서 지원, ’10년부터는 역·지역

발 특별회계(제주특별자치도계정)에서 지원

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1. 사업 상 자

  ○ 「농어업․농어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농지를 

경작하는 자

    * 실경작자가 미신청하는 경우 농지소유자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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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 자 격   요 건

  ○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실경작자 미신청시 농지소유자)로서 토양개량제 공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 을 신청한 자

    *「농어업경 체 육성  지원에 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을 우선 지원하며, 등록되지 아니한 농업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율 

용 상에서 제외되므로 부가가치세 해당액을 농업인이 부담해야 함

 3 . 지원 상

  ○ 규산  석회질비료

    - 규산 :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화산회 토양의 밭

    - 석회 : 산도(pH) 6.5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  속 오염농경지

     * 토양검정결과 논에도 석회(패화석 포함) 공 이 필요한 경우 공  가능함

 4. 지원 자 의  사용 용 도

  ○ 농가신청에 의한 규산․석회질비료 구입  공 에 소요되는 제비용

  ○ 지역농  는 시비(施肥) 행업체에 하여 시비 비용 일부를 지방비에서 

지원할 수 있음(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자율지원)

 5. 지원 형 태   사업 의 무 량

  ○ 지원형태 : 지자체 경상보조

  ○ 지원조건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6 . 지원 한 도액  기   범

  ○ 토양개량제 공 량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법정리 단 로 토양검정을 실시하거

나 련 정보 등을 활용하여 토양개량제 소요량을 산정하여 공 (소요량 산정결과는 

사업 년 2월말 까지 Agrix에 입력)

   - 소요량 산정 지원(Agrix) : 농진청 흙토람 토양검정 정보(최근 3년)에 사업 실시년도

까지의 감소량을 감안하여 목표량 비 부족량을 소요량으로 환산하여 제공(Agrix 시스템)

하는 등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요량 산정에 활용하도록 지원

    * 농진청은 사업 신청연도  최근 3년간 흙토람 토양검정 정보  감소추이 등을 

Agrix 시스템에 DB연계방식으로 제공(매년 1월말 까지)

    ( ) 사업시행연도 2015년 인 경우 : 사업신청연도( 락 신청 등 포함)는 2014년 이며, 

최근 2년간은 2012.6월～2013년, 사업 시행연도까지 감소량은 2012～2013년 검

정치가 매년 감소하여 2015년에 도달하 을 때 상되는 잔류량(농도, 산도)

   ○ 농가별 공 량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산정한 법정리․동별 농경지 단 면 당 

소요량과 농가신청의 면 을 산정하여 결정(Agrix에서 자동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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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1. 사업신 청 단 계

 농 업 인

  ○ 농업인은 토양개량제 공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 는 마을이장에게 제출(농지 소유자와 경작자가 다른 경우에는 

경작자가 우선 신청할 수 있음). 마을이장이 농업인의 편의를 해 토양개량제 

공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할 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함.

   * 실경작자 미신청시 농지소유자가 신청 가능

  ○ 변경  추가 신청

   - 상 사업연도 : 2015년～2016년

   - 변경  추가 기간 : 사업 년도 10월 11일～30일(20일간)

    * 2015년 사업의 경우는 계약  공 시기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2014. 11. 14.～11. 

20.까지 변경  추가 신청기간 운

    * 변경  추가신청에 하여는 농업인이 제출하는 신청서(변경)를 읍·면·동(시·군)별로 

보 하고 있다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 해제 기간에 입력토록 함

    * 2015년 사업의 경우는 상기와 같이 변경  추가 이후 수정이 불가하며, 2016년 

사업의 경우는 변경  추가신청 기간(2015. 10. 11～20.)에 수정이 가능

  ○ 신규 신청(3년1주기) : ’13.1∼4월  ’14∼’16년 사업에 해 신규 신청 수

(3년 1주기)를 받은바 있으며, ‘17～’19년 사업에 한 신규신청(3년 1주기)은 

’16.1∼4월  실시할 정

 2. 사업자  선정 단 계

 농 앙 회 ( 지역 조 합 )

  ○ 농 앙회에서는 토양개량제 구매  공 계약 체결( 년도 11월)

    - 구매계약 체결에 따른 공 단가를 결정하여 시․도별 공 물량 확정

    * 석회 구매업체 조건 : 석회질비료의 품질 리  우수제품 공 을 하여 석회고토

(입상)는 우수단체 표 제품(입상)을 우선 구매·공

    * 패화석은 GR인증제품(입상) 는 우수단체 표 인증제품(입상)을 우선 구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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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외   상  >

▪ 임원 는 표자가 보조 을 횡령하여 벌 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업체

▪ 최근 3년 이내에 계기 에 허  자료를 제출하여 보조 이 부당하게 지 되도록 

한 업체

▪ 국세  지방세 등 세  미납업체

▪ 비료 리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 에 합하지 아니한 업체

▪ 2014. 12월말 까지 [별표 1]의 사업 참여 제한기 에서 정한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3 . 세 부 계 획 수 립   시행 단 계

 농 앙 회 ( 지역 조 합 )

  ○ 농 앙회장은 기에 공 이 가능하도록 사  비 철

   - 지역별 공 계획량에 한 토양개량제의 종류별(비종별), 월별 소요량을 근거로 

기에 공

   - 토양개량제 공 가격은 종류별(비종별)로 국 동일가격으로 공 함

  ○ 지역농 장은 지역별(읍·면·동, 리별, 마을별 등) 공 계획량을 시․군농정

지원단에서 통지받아 토양개량제를 농가에 공

   - 공 단  : 포 (20kg), 톤백(500∼1,000kg)

    * 톤백 공 시 비료생산업자 보증표를 톤백 우측상단에 부착하여야 함

  ○ 운송업자  공 업자는 물품을 지에 수송, 해당지역의 마을이장에게 인계

하고, 이장으로부터 토양개량제공 확인서(농 앙회장이 마련)를 받아 지역

농 장에게 제출

   - 세부 착지별 300포(20kg기 ) 이상 공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장 확인을 

하고, 300포 이하 공 할 경우에 한 인수확인은 조합자체 계획을 수립하

여 확인(톤백 공 일 경우 반드시 장 확인)

    * 마을 이장 등이 지역농 에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사진 송한 것도 장 확인한 것

으로 인정할 수 있음. 단, 지역농  담당자는 송사진을 출력하여 증거로 확보

  ○ 마을이장은 공 업자로부터 인수받은 물량을 신청자별 공 상면   공

계획량에 의거 배분하고, 농가별로 인수물량과 서명을 받은 「인수  살포 

집계표[별지 제2호 서식]」를 지역농 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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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 거주자 물량에 해서는 지역농 장에게 인도, 지역농 장이 책임지고 

경작자와 의하여 살포계획을 수립하여 살포

 4. 자 배 정 단 계

 시· 도( 시· 군 · 구 )

  ○ 시․군․구에서는 분기별 토양개량제 공 계획에 따라 농 앙회 시․군

농정지원단과 의하여 토양개량제를 읍․면․동  지역농 을 통하여 농

가에 공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농 앙회 시․군농정지원단에  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개량제 보조  교부할 경우에는 농 에서 토양개량제 

공 확인서, 인수  살포 집계표(농가별 인수물량과 서명이 모두 확인된 

경우에 한함) 제출토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개량제 공 완료 확인 후 보조  지

   - 시·군·구는 지방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지방비 확보가 

지연될 경우에는 국고보조  우선 지 가능

 <토양개량제 살포>

  ○ 시장·군수·구청장(농업기술센터 포함)  농 앙회 시·군 농정지원단은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를 한 인력동원, 기술지도  홍보를 실시하여 기

에 살포가 되도록 함

  ○ 토양개량제 살포는 지역농 장 책임 하에 살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되, 

농 ․농업기술센터  작목반 등의 보유농기계를 활용하여 원칙 으로 

공동 살포하여야 하며, 지자체 와 농 이 공동으로 살포비를 지원하도록 함.

   - 농 앙회에서는 살포지원 종합 책을 수립하여 시달하고, 수혜농업인은 

해포  살포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특히, 마을이장 등 경작자 표는 지역농 장이 주 하는 토양개량제 살포

작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극 조

    * 석회는 공 지역이 분산되고 작물생육시기가 달라 공동살포가 어려울 경우 농업인이 

개별살포 가능

   - 공동살포를 추진하는 지역농 에 해서는 농 앙회에서 자체 으로 인센

티  의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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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 앙 회 ( 지역 조 합 )

  ○ 농 앙회 시·군농정지원단장은 농  산시스템의 토양개량제 비종별 공

자료[토양개량제 공 확인서, 인수  살포 집계표(농가별 인수물량과 서명이 

모두 확인된 경우에 한함)]를 첨부하여 매 분기 익월 15일까지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보조  지  신청

 5. 이 행 검단 계

 《제 재 》

 시· 도( 시· 군 · 구 )

  ○ 토양개량제를 미살포(방치)하거나 조치사항 미이행 농업인은 다음 주기(3년 

주기) 공 상자에서 제외

   - 1차 확인(방치 우려) : 농가와 의하여 살포기간을 지정하여 살포하도록 

조치(살포 정일 확정)

    * 다음 작기 사용을 희망하는 등 살포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분실․훼손

되지 않도록 보 ․포장 등을 하도록 조치(보 ․포장 정일 확정)

   - 2차 확인(조치사항 미이행) : 살포 기간 내에 살포하지 않거나, 조치사항 

미 이행시 다음 주기 지원 상에서 제외

  ○ 미살포(방치) 물량에 한 처리

   - 미살포(방치)된 물량은 다음연도 살포 상 농지에 살포하거나 기존 농가  

추가살포를 희망하는 농가에 제공하여 살포

  ○ 미살포(방치) 확인, 해당 물량에 한 처리 등은 토양개량제 미살포(방치)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활용

  ○ 미살포(방치) 농가에 한 이력 리 기능을 Agrix 시스템에 반 하여 다음

주기 공 시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조치

  ○ 매년 토양개량제 미살포(방치) 확인  조치계획 수립․추진(연2회)

    - 상반기  하반기 토양개량제 살포시기 이후에 장 확인 등 조치

 《사후 리 》 

농림축산식품부

  ○ 토양개량제 공   살포 등 제반업무에 한 평가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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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도( 시· 군 · 구 )

  ○ 토양개량제 신청농가에 토양개량제를 공 하고, 공 된 토양개량제가 신청

농지에 살포될 수 있도록 장지도  검 실시

    - 장 검에서 문제 과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장조치하고, 필요시 

개선방안 검토

  ○ 읍․면․동장은 토양개량제 신청농가가 공 을 받았는지, 공 받은 농가가 

토양개량제를 신청농지에 살포여부를 확인하고 미살포시 살포 책 마련  

추진

 농 앙 회 ( 지역 조 합 )

  ○ 지역농 에서는 농가의 토양개량제 살포지도  살포확인, 살포지원

Ⅳ. 2016 년도 사업신 청  수 요 조 사  기타 사항

 1. 2016 년 사업 변 경   추 가  신 청

   ○ 변경  추가신청 기간 : 2015. 10. 11.～30일(20일간)

   ○ 지원 상 :「농어업경 체 육성  지원에 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

   ○ 2015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함

   ○ ’13.1∼4월  ’14∼’16년 사업 신규신청 수(3년 1주기)를 받은바 있으며, 

변경  추가 신청에 하여는 읍·면·동(시·군)별로 이를 보 하고 있다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 해제 기간에 입력토록 함

 2. 2017 ～  2019 년( 3 년1주 기)  사업 신 규 신 청   지원 상 자  선정 안 내

   ○ 사업신청 기간 : 2016. 1～4월 

   ○ 지원 상 :「농어업경 체 육성  지원에 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

경 정보를 등록한 농업경 체로서 자신의 농업경엉체 정보

에 등록된 농지를 상으로 토양개량제 공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 을 신청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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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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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사업신청과 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v  사업신청과 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v  사업신청과 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 �B7C�DE�FGHIJ�34�K�LM����NOPQ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S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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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 체 등록여부 콜센터 문의 ☎ 1644-8778

 * 농업경 체에 미등록된 농가의 경우 세공 가격(국비+지방비 부담 )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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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  토양개량제 지원지침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련하여 사업 상자 선정기 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v  사업신청과 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v  사업신청과 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v  사업신청과 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 �B7C�DE�FGHIJ�34�K�LM����NOPQ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S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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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사업신청과 련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

 - 농업인 지원을 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합한 상자 선정  

사업 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합한 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 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 육 식별 번 호 ( 주 민 등 록 번 호  등 )  수 집 · 이 용  동 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

 - 농업인 지원을 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 상물에 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농림

축산식품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합한 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 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 인 정 보 의  제 공  동 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 된 사업의 수행기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 된 업무를 추진하기 한 확인  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 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합한 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 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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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8 농업자 이 차보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농업자  이차보  상사업별로 아래에 기재된 

농림축산식품부의 담당과 입니다.

농업자  이 차보  

상 사업명
담 당기 담 당과 담 당자 화 번 호

농축산경 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업 융정책과

과  장 박순연
사무  이동민

044-201-1751
044-201-1756

농 은행 농업 융부
��������
������	


02-2080-7581
02-2080-7588

농업종합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업 융정책과
과  장 박순연
사무  이동민

044-201-1751
044-201-1756

농 은행 농업 융부
  장 류계하

차  장 최창헌
02-2080-7591
02-2080-7592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과  장 한
사무  박성기

044-201-1831
044-201-1838

지자체
(시․도  시․군)

농산유통과/농산과 등 
(직제에 따름)

사무분장 규정에 의함

농 주택개량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
�������

044-201-1551
044-201-1558

농 은행 농업 융부
��������
������	


02-2080-7581
02-2080-7588

농업경 회생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업 융정책과

과  장 박순연
사무  이동민

044-201-1751
044-201-1756

농 은행 농업 융부
  장 김문호

과  장 소  섭
02-2080-7581
02-2080-7582

* ‘농업자  이차보 ’ 상사업  아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담당과에서 사업시행지침

을 별도로 지자체 등에 시달함

  - 농기계구입자 지원, 농기계사후 리지원 : (사업담당과) 농기자재정책 , (담당자) 

이범섭 서기 , ( 화번호) 044-201-1840～1

   ※ 농기계구입자 지원  농기계사후 리지원 사업시행지침은 한국농기계공업

동조합 홈페이지(www.kamico.c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 농원․농 민박 : (사업담당과) 농 산업과, (담당자) 최윤석 사무 , ( 화번호) 

044-201-1592

  - 후계농업인육성, 우수후계농업인추가지원 : (사업담당과) 경 인력과, 박경희 사무 , 

( 화번호) 044-201-1538～9

  - 귀농귀 정착지원 : (사업담당과) 경 인력과 안종락 사무 , ( 화번호) 044- 

201-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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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 : (사업담당과) 축산정책과, (담당자) 이종태 사무 , ( 화

번호) 044-201-2322～3

  - 축사시설 화지원 : (사업담당과) 축산경 과, (담당자) 홍상  사무 , ( 화번호) 

044-201-2334

** ‘농업자  이차보 ’ 상사업(자 )  재해복구융자 , 동조합합병자 , 사료구매자 , 

긴 경 안정자   농업경 회생자  외 부채 책자 (상호 융 체자 , 농업경

개선자  등) 련 사업시행지침은 별도로 없음

*** 융기 에 지 하는 이차보 은 농림사업정책자  이차보 규정에 따라 ‘농업

자 이차보 사업’ 산에서 지 함

제 1편 . 농축산경 자 지원

Ⅰ. 사업개 요

 1. 목   

  ○ 농기 농업인에게 농업경 비의 일부를 리로 지원함으로써 농가경 안정 도모

 2. 근 거 법 령

  ○「농어업․농어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축산법 제3조

  ○ 자연재해 책법, 농어업재해 책법

 3 .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단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ㅇ농축산경 자 (융자) 2,500,000 2,420,000 1,936,000 1,742,400

   * 공공자 리기 과 농  등 융기 의 자체자 을 재원으로 하여 액 융자로 지원

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1. 사업 상 자

  ○ 경종·과수·원 특작 농업인, 소규모 축산농업인, 재해를 입은 농축산농업인

   - 사업 상자는 농 확인서류 등을 근거로 확인(다만, 마을 농회․작목반․

축산계 등의 「 출신청  배정 액 심의자료」를 근거로 확인 가능)

   - 출 신청인은 업  직업보유 여부 등 사실 확인을 해 필요한 각서를 

출취 기 에 제출(서식은 출취 기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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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 상자  아래의 직업보유자

   * 제출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단, 만 65세 이하에 한함

구 분 세  부  내  용

직업보유자
▪농 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출연기  

재직자  정규직 근무자

② 재해 책자  기타사고의 경우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자

③ 신규 출을 받고자 하는 농업법인(다만, 재해 책경 자 은 가능)

④ 농업법인( 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표자(다만, 환 출, 기한연기  

재해 책경 자 은 가능)

⑤ 농업종합자   운 자 을 지원 받고 있는 자(다만, 재해 책경 자 은 가능)

⑥ 신규 진입농은 농지원부( 는 농업인확인서, 등기부 등본, 기타 공문서 등), 임차계약서

(임차농), 농확인서 등을 징구하여 실질 농여부  경지면  등을 확인하고 지원

⑦「농어업경 체 육성  지원에 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자

⑧ 출 상자는 농업경 체의 경 주로 하며, 부부간 복 출은 불가. 다만, 부부가 

각각 농업경 체의 경 주로 등록된 경우 부부 각각 지원 가능

⑨ 만 85세이상 신규 출신청자(단, 환 출  기한연기는 가능)

⑩ 탁농 등 실제 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

⑪ 기타 이 지침 등에 의거 출이 부 격하다고 단되는 자

   * 출포기, 출 불가능한 자 등 발생시에는 차순  자로 출실행 

  가 . 지원 제 외 자

 2. 지원 자 격   요 건  

  가 . 공 통 사항

   1) 자 별(농업경 자 , 축산경 자 , 재해 책경 자 ) 지원한도는 각각 용

     * 재해 책으로 상환 연기되거나 신규로 지원된 자 은 농업경 자 과 축산경 자

의 지원한도  출 액 산정에서 제외

     * 복합농의 경우 농업경 자 과 축산경 자 의 지원한도는 각각 1천만원임

   2) 지원한도는 1회  소요경 비 이내에서 정하되, 출 액 5백만원 이하( 차 

출 액 포함)는 소요경 비 산출을 생략하고 지원

     * 소요경 비 산출  생략은 농업경 자 과 축산경 자  각각 용

     * 신규진입농은 출 액에 계없이 1회  소요경 비 이내에서만 지원

     * 재해 책경 자 은 별도로 정한 액 이내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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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지원조건

① 농업경 자

㉮ 지원 상 : 경종·과수·원 특작 농업인의 경 비

㉯ 지원한도 : 농업경 체당 10백만원 이내( 출잔액  자 년도 기
*

)
  * 시) '13년도 경 자 으로 8백만원을 출받았다가 상환기일 에 액 상환을 

한 후 당해 연도 추가 출을 신청할 경우 추가 출 액은 2백만원만 가능

㉰ 지원조건 : 1년이내, 연리 3.0%. 단, 인삼식재농가에 지원되는 

신규인삼식재자 은 수확시기를 감안하여 연근별로 5년이내
  * 인삼분야 신규인삼식재자 은 당해년도 신규인삼식재면 이 2,975㎡이하인 

농가를 상으로 하여 자 년도별로 농가당 450만원이내에서 출

  * 신규인삼식재면 이 2,975㎡을 과하는 농가라도 농업종합자 의 운

자 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인삼식재자  지원가능

② 축산경 자

㉮ 지원 상 : 아래 규모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부업규모의 축산 

농가의 경 비
 - 한 (육 )우 ․ 젖 소  3 0두 미만 (단 , 한 우  번 식우 는  20두 미만 ), 

말  20두 미만 , 돼지 500두 미만, 닭 1만수 미만  기타가축

㉯ 지원한도 : 농업경 체당 10백만원 이내( 출잔액  자 년도 기 )

㉰ 지원조건 : 1년이내, 연리 3.0%

③ 재해 책경 자  

< 법 령에  의 한  재 해 >

㉮ 재해 신규자

 ⅰ) 지원 상: 자연재해 책법, 농어업재해 책법 등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의 종자, 자재, 노임 등의 농축산경 비
   * 재해로 인한 농업종합자 (운 자 )을 지원 받은 농가는 지원

제외(재해이 에 농업종합자  는 농축산경 자 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ⅱ) 지원한도: 농림축산식품부장 이 특별 지원키로 결정한 액이내

 ⅲ) 지원조건: 1년이내, 연리 3.0%(1년 연장 가능)
   * 다만 농업재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과수농가의 경우 2년이상 정상

인 과실생산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3년 연장 가능하며, 상농가는 

재해발생시 농림축산식품부장 이 시행하는 ‘재해 책경 자  

특별융자지원지침’에 따름

   * 과수피해 농가 상환연기 연장 개정(‘12년) 이후 상환기간 미 도래 과수 

피해농가는 일  상환기간 연장조치 가능

   * 연장기간에 ‘상환연기  이자감면’에 의거 기한연기 한 기간은 

     * 농규모 확인서류는 소요경 비 심사 상자에 한하여 징구

      ※ 1회  소요경 비란 동일 농경지(과수, 축종 등)에 하여 투입에서 출하까지 

1회 (1기작)기간에 필요한 경 비를 말하며, 1회  기간이 1년을 과하는 

경우 연간 경 비로 환산한 액을 의미함

  나 . 세 부  지원 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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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지 않음

㉯ 기 지원된 농축산경 자 에 한 상환연기  이자감면

 ⅰ) 지원 상: 자연재해 책법, 농어업재해 책법 등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의 기 지원된 농축산경 자

 ⅱ) 지원조건: 피해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피해규모가 30∼50% 미만인 경우 1년간 상환연기  이자감면

   - 피해규모가 50% 이상인 경우 2년간 상환연기  이자감면

< 법 령에  의 하 지 않 은  재 해 >

㉮ 지원 상 : 법령(농어업재해 책법  자연재해 책법)에 의하지 

않는 자연재해  기타사고(화재, 정 , 붕괴, 도난, 폐사, 병해충 

발생 등)로 농림축산식품부장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농가의 종자, 자재, 노임 등의 농축산경 비
  * 기타 사고의 경우 시장·군수가 고의성 유무를 조사한 후 선의의 피해자에 

한하여 지원 상자로 선정

  * 재해로 인한 농업종합자 (운 자 )을 지원 받은 농가는 지원제외(재해

이 에 농업종합자  는 농축산경 자 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 지원한도 : 재해 사건별 농업경 체당 100만원이상 5천만원 이내 

(법인의 경우 1억원까지)에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원(다만, 

농림축산식품부 장 이  필요 하 다 고  인 정 하 는  경 우  지원 한 도 

 소 요 경 비  계 산방 식을  달 리  정 하 여  지원  가 능 )
  * 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가축사육(농작물 경작) 규모에 한 품목별 1회  

소요경 비

  * 복합농(농업과 축산업에 종사)은 최  1억원(농업 5천만원, 축산업 5천

만원)까지 지원 가능(법인의 경우 2억원까지)

㉰ 지원조건 : 1년이내, 연리 3.0%(1년 연장 가능)
  * 연장기간에 ‘상환연기  이자감면’에 의거 기한연기 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3 . 출 방 법

  ○ 「농림축산정책자 출업무규정」  농  등 융기 의 여신 련 제규정에 

의하되「농림축산정책자 출업무규정」의 신용 출 한도 범 내에서는 

신용 출을 원칙으로 함

  ○ 출 취 기한은 당해연도 말(12월)까지임

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1. 사업신 청   지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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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공 통 사항

   ㅇ 지역농·축 은 출신청자가 제출한 업  직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각서를 징구한 후 지원 산 범  내에서 출을 실행하고, 세부 인 사항은 

농 은행장이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 과 의 후 시행

  나 . 자 별  세 부 차

   1) 농업경 자  : 농가가 거주지 는 사업장 소재지 할 농회  작목반을 

통하여 지역농 과 품목농 (축산계 제외)에 신청

   2) 축산경 자  : 축산농가가 지역축 과 품목축 (축산계) 는 축산계장

( 는 의원)을 통하여 신청

   3) 재해 책경 자

    -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는 련 법령에 따라 지원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농가

     * 기타 사고의 경우 시장․군수는 피해농가의 지원요청에 따라 지역농․축  등과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련 증빙서류를 첨부, 농  지역( 업)본부장을 거쳐 농

은행장에게 자 지원을 요청하고, 농 은행장은 재원의 범  내에서 지원액을 

결정하여 지역( 업)본부장에게 통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지원 우선순 는 법령에 의한 재해, 지원 액이 은 농가부터 하되 피해율이 

50%이상인 농가 우선지원

 2. 세 부 계 획 수 립   시행 단 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 은 매 회계연도의 자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1월 에 출기 장에게 시달

↓

농 은 행

▪농 은행장은 자 운용계획이 시달된 후 15일 이내 세부운용

계획을 수립 시행

▪농 은행장은 자 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하거나 자 을 배

정한 때에는 즉시 그 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장 에게 보고

▪농 은행장은 자 의 출  회수 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

에게 보고: 매월말기 , 익월 10일까지

 3 . 자 배 정 단 계



- 624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 은 사업별 소요자 을 자 소요

시기에 따라 출기 장에게 배정

         ↓

농 은행

(지역농·축 )

농업/축산

경 자

▪농 은행장은 배정된 사업별 자 을 지역별 농

여건을 감안하여 일선조합에 재배정

▪지역농·축 은 재배정된 자 을 제반 농여건(작

목특성, 농규모 는 축산규모, 자 조달능력 등)

을 감안한 객 인 기 에 의하여 지역농·축 융자

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회별( 는 축산계, 작목

반) 는 출 상자별로 재배정

재해 책

경 자

(재해신규자 )

▪농 은행장은 배정된 자 을 지역농·축 에 재배정

▪지역농·축 은 재배정된 자 과 지자체에서 통지

된 총 액이 일치하는지 확인

 4. 이 행 검단 계

  ○ 농 은행장은 지역농·축 으로 하여  자 의 출과 출된 자 을 효율

으로 리하도록 감독

  ○ 지역농·축 은 자 을 출받은 자가 출목 에 맞게 자 을 사용하도록 

지도  리

  ○ 지역농·축 은 자 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출되었거나, 출된 자 이 

타목 으로 사용된 것을 안 경우에는 즉시 출된 자 을 회수

 5. 사업평가   환 류 단 계

  가 . 사업평가

  ○ 지원실  황 분석, 장 검 등을 통해 농업인  출기  건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기 인 사업평가

  나 . 환  류

   ○ 지원실  황 분석  평가결과에 따라 시행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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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편 . 농업종 합 자 지원

▶ 농업종합자  시행지침 세부사업별 담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사업구분 담당기 담당과 담당자 화번호

�-1.원 �축산�가공

사업 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업 융정책과
과  장 박순연

사무  이동민

044-201-1751

044-201-1756

NH농 은행 농업 융부
  장 류계하

차  장 최창헌

02-2080-7591

02-2080-7592

�-2. 농원/농

민박

농림축산식품부 농 산업과
과  장 박성우

사무  최윤석

044-201-1581

044-201-1590

NH농 은행 농업 융부
  장 류계하

차  장 최창헌

02-2080-7591

02-2080-7592

�-3.농기계구입/농

기계생산 

    사후 리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
  장 조장용

서기  이범섭

044-201-1891

044-201-1840

한국농기계 동조합 정책지원   장 김경수 02-2140-7921

NH농 은행 농업 융부
  장 류계하

  리 이태석

02-2080-7591

02-2080-7594

�-4.꿀‧녹용가공산업

육성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 과
과  장 김종구

서기  서재호

044-201-2331

044-201-2336

(사)한국양 회 총  사무총장 최규 02-3486-0883

(사)한국양록 회 총  부  장 신 복 02-587-4304

NH농 은행 농업 융부
  장 류계하

차  장 김명훈

02-2080-7591

02-2080-7595

�-5. 가공산업

    육성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과  장 박수진

사무  도 미

044-201-1811

044-201-1820

식량산업과
과  장 한

사무  송재원

044-201-1831

044-201-1842

NH농 은행 농업 융부
  장 김문호

차  장 이승욱

02-2080-7581

02-2080-7583

�-6.우수기술사업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과  장 김원일

연구  안형근

044-201-2451

044-201-2457

농림수산식품

기술기획평가원
기술인증 연구원 김 031-420-6793

NH농 은행 농업 융부
  장 김문호

차  장 소  섭

02-2080-7581

02-2080-7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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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 요

 1. 목   

  ○ 농업경 체 등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종합자 을 신청하면 출취

기 에서 타당성 평가를 통해 상자를 선정·지원하고 지도 융을 통한 사후

리까지 담당함으로써 농업정책자  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있음

 2. 근 거 법 령

  ○ 「농어업․농어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 제24조, 제26조 내지 제29조

  ○ 농업기계화 진법 제4조, 농어 정비법 제81조, 농지법 제21조, 종자산업법 

제165조,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13조

 3 . 용 어 의  정 의

  ○ "농업종합자 (이하 "종합자 "이라 한다)"이라 함은 출취 기 이 농업

경 체 등에 리로 지원하는 융자 을 말함(정부에서는 출취 기  융

자 의 이자차액을 보 함)

   * 이차보  : 법령 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융기 이 농림사업 

정책자 을 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보 하는 것을 말함

  ○ "농업경 체"라 함은 「농어업·농어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서 

정한 농업경 체를 말함

  ○ 종합자  " 출취 기 "이라 함은 종합자 의 출과 출 의 리를 담당

하는 다음 기 을 말함

   - 농업 동조합 앙회 회원조합  농 은행

   -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융기 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 이 별도로 지정

하는 융기

  ○ “자 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 융정책과에서 총 하며, 품목별�축종별 

종합자 의 운용, 사업추진과 련된 시책수립과 검�평가업무는 각 사업

담당부서 책임 하에 추진함

  ○ “세부시행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은 출취 기 에서 출 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각 기 별로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농업 동조합 앙회 회원조합  농 은행의 세부지침은 

농 은행에서 작성)

   - 출취 기 은 자 운용부서로부터 지침을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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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부지침의 효력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한 날부터 발생. 세부지침이 변경된 

때에도 한 같음

 4.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단  : 백만원)

������ 2012� 2013�� 2014�� 2015 2016���
���	 1,821,000 2,021,000 2,505,000 2,781,500 2,955,740


�(���) 1,821,000 2,021,000 2,505,000 2,781,500 2,955,740

   *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구분하지 않고 수요에 따라 지원(다만, 당해 년도 산  농

기계 생산지원 1,500억원, 농기계 사후 리지원 220억원, 천   곤충산업육성지원

사업 40억원, 꿀․녹용가공육성지원사업 100억원, 가공산업육성지원 500억원  

우수기술사업화 지원 1,000억원 범 내에서 지원하되, 사업별 과부족 시 내역을 

변경하여 집행가능

   * 농기계 생산지원 : 농업용기자재 생산시설·설비, 농기계생산 원자재 구입 비축지원

   * 농기계 사후 리지원 : 농기계수리용 장비, 농기계수리용 부품확보, 농기계 보 창고

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공 통 사항 ]

 1) ( 기본 자 격 )  각 사업별 지원 상자로서 해당분야 사업계획서, 련서류 등을 

출취 기 에 제출하여 동 기 으로부터 출심사  평가를 통해 사업수행

능력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된 자

 2) ( 지원 제 외 )  기본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상에서 제외

  가) 농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  재직자  정규직 근무자

     * 출 신청시 직업보유 사실 확인은 출취 기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업보유 

여부를 학인하여야 함(단, 만 65세 이하에 한함)

  나) 농업경 체 「농어업경 체 육성  지원에 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자

     * 출취 담당자는 국립농산물품질 리원에서 발 한 농업경 체 등록확인서를 

징구하거나 동 기  홈페이지 "농업경 체등록여부 확인"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

하고 그 내용을 출력하여 출증서에 첨부

  다) 농업경 체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직  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단, 시설

부족 등으로 농활동의 일부를 탁하는 경우는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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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수직계열화 된 농업경 체가 신청한 운 자 ( , 계열주체로부터 가축, 

사료 등을 지원받아 탁생산하고 있는 경우)

  마) 최근 결산일 기  사업기간 1년 이상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다음의 자

    - 법인등기사항 부증명서 상 설립일로부터 2년 이상인 법인

    - 차 지원액을 포함한 융기  총부채가 10억원 이상인 개인

    - 수출  규모화 사업자(개인  법인)

    - 농원사업자(단, 차지원액을 포함한 융기  총부채가 7억원 미만인 

신규사업자는 외)

     * 차지원액을 포함한 종합자  출잔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와 지원 액   

1천만원 미만의 농기계구입자 인 경우 재무제표 제출 생략(개인  법인)

  바) 조합원 5인 미만인 농조합법인

  사) 미곡종합처리장(RPC)·도정공장(단, 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은 용 제외

하며, 미곡종합처리장은 곡물건조기, 곡물냉각기, 품질분석장비에 한하여 

농기계 구입자  지원가능)

  아) 타 농업정책사업(지방자치단체사업 포함)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자부담분을 

종합자 으로 신청하는 경우

    -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 만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출한도액 범  내에서 보조 을 차감하고 출취  가능(이 경우에도 

축산발 기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보조 을 받은 농기계는 출 불가) 

     * 타 농업정책사업 련 추후 복지원이 밝 질 경우 출시 부터 연체이자를 

부과하여 회수(시설자 일 경우 지원 격 여부 검토 시 병행 확인)

  자) 종자개발·보  등으로 인해 민형사상의 분쟁이 진행 인 종자개발업자

      다만, 분쟁이 진행 이지 않는다는 약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외    

  차) 축산법에 의거 축산업 허가 상이나 미허가인 자 는 축산업 등록 상이나 

미등록인 자(단, 허가 상이나 기 등록 인 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카) 「임업  산  진흥 진에 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임산물로 분류

되는 품목

    - 다만, 임산물로 분류된 버섯류를 시설에서 배지로 재배하는 경우에는 지원가능

     * 상기 품목 외에 임산물은 산림사업종합자  소진 후 농업종합자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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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1 원 �축산�가 공 사업 등  지원

 1. 사업 상 자

  ○ 원 ·축산업자/ 농산물가공업자/ 고품질우량종자사업자/ 천   곤충 생산

업자/ 수출  규모화사업자

 2. 지원 자 격   요 건

  가 . 원 · 축산 생산업

   ○ 원 ‧축산물을 생산을 하는 농업경 체, 생산자단체

     * '15년부터 친환경 묘삼 시설재배, 인삼 다단계시설물 원 생산업에 포함

  나 . 농산물 가 공 사업

   ○ 자가 는 타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가공과 연계된 유통, 장 포함)

하는 농산물가공사업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우리 농산물의 안정  수요처 확보와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소득증   

외경쟁력 강화가 기 되는 농업경 체

    - 농림축산식품부가 승인한 주류 제조면허 추천업체, 통식품 명인 는 

신지식인이 운 하는 업체

    - 국산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농식품업체(「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 

법률」의 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생산자단체

  다 . 고 품질 우 량종 자 개 발 사업

   ○ 「종자산업법」에 의거 종자업 등록을 필한 업체 는 개인 육종가(다만, 

종자개발·보 과 련 민형사상의 분쟁이 진행 인 경우 지원 상자에서 제외)

  라 . 천   곤 충사업

   ○ 국내에서 천 을 생산하여 공 하거나, 곤충을 사육하여 매하는 경 체

  마 . 수 출   규 모 화 사업

   ○ 출취 기 의 기업신용평가등 에 의한 지원 격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동일인당 5억원 이상 42억원 이내 지원)

    - 수출확 , 생산‧가공 고도화를 해 자 이 필요한 원 ‧축산물 생산  

농산물가공사업을 하는 농업경 체

    - 국산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농식품업체(「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 법률」의 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생산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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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규모화사업 지원업체는 출기 과 아래 사항을 포함한 약정(MOU) 체결 >

ⅰ) 경 진 변경, 자산의 처분 등 경 에 한 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 

출취 기 에 즉시 통지

ⅱ) 경 체 업활동 련 주거래 계좌는 출취 기  거래계좌 이용

ⅲ) 정 재무비율 유지 등 지원업체의 건 한 경 을 한 력사항

 3 . 출 리  :  연 리  3 .0%

  1) 다만, “수출  규모화사업”은 채무자별 신용도를 감안한 출취 기 의 

여신 리에서 정부의 이차보  이율 3.8～2.3%를 차감한 리 용

    

< 지원 액별 정부이차보  리 >

▪ 지원 액 10억원 미만 : 3.8%

▪ 10억 이상에서 30억 미만 : 3.3%

▪ 30억원 이상 : 2.3%

 * 다만, 고정 리 이차보  실시 후 농가 실질부담 리가 5.0%를 과하는 

경우 과 리에 하여 정부에서 추가 이차보
 

  2) 운 자 의 경우 농업경 체가 리 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고정 : 출  만기 시까지 3%의 고정 리 용

     * 변동 : 최 리는 출시  기 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리가 

변동됨(기 리에 연동하여 상승 는 하락)

  3) 출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택일 가능

 4. 사업별  지원 조 건   유 의 사항

  가 . 시설 자

   1) 출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원 , 농산물가공, 고품질우량종자, 천   곤충생산 

    -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축산, 유리온실  경질의 철골온실(인삼재배시설포함) 

     * 임차농의 경우 출기간은 임 차 계약기간을 과할 수 없음

   2) 지원용도

    - 원 ·축산분야 생산‧재배시설 설치자 ( 련 부 시설 포함)  기존 시설 

구입에 필요한 자

      * 한·육우는 사육두수 과잉해소시까지 축사 증축에 한 지원 제한(단, 신·개축,

기존축사구입, 축사내부 시설 개보수  퇴비장 등 축사외부 시설은 지원 가능)

      ※ 원 재배시설  '15년 인삼다단계재배시설은 시범사업(사업량 3∼5개소)으로 

추진하며, 사업수요가 있을 경우 원 산업과와 사  의 요

    - 농산물가공시설 설치자

    - 천   곤충 생산시설(연구개발기자재 설치 포함) 설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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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  보 · 장시설(온실, 실험실, 온 장고 등) 설치자

    - 자가 배합사료 시설 설치자 ( 매목  시설 제외). 단, 남은 음식물을 활용

하여 사료를 생산하는 경우 지원 상에서 제외

    - 토지매입자 (단, 토지매입자 의 경우  사업장의 시설확장을 해 연 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와 기존시설물 구매 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구매

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지원 단가는 3.305㎡(평)당 50,000원 이내

에서 납세자료로 입증되는 검인계약서( 는 신고필증) 상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지원)

<토지매입자 의 용도제한>

 ⅰ) 택지‧도로‧ ‧공단조성 등 해당 토지의 농업 목  이용과 다른 목 의 개발

계획이 고시되는 등 정상 인 경 기반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토지는 지원 상

에서 제외

 ⅱ) 토지(잡종지 등)만을 구입하는 사업계획은 지원제외(토지에 작목재배·생산, 작목

재배·생산용시설설치 등 구체 인 사업계획과 자 조달방안이 있어야 함)

 ⅲ) 벼농사를 목 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지원제외

 ⅳ) 자가배합사료제조, 인삼식재, 농산물가공산업육성, 천   곤충산업육성,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을 한 경우 지원제외

 ⅴ) 농림분야 정책자 을 지원받아 구입한 토지를 재구입하는 경우 지원제외

(단, 정책자  잔액이 없는 경우 지원가능)

 ⅵ) 가족(동일세 ,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간의 거래, 법인과 법인구성원간의 

거래  공·경매물건은 지원제외

   3) 지원한도( 출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

  나 . 개 보 수 자

   1) 출기간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지원 액 50백만원 미만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지원 액 50백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지원 액 1억원 이상

      * 임차농의 경우 출기간은 임 차 계약기간을 과할 수 없음

   2) 지원용도

    - 지원 상 사업의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 기계‧장비( 고 포함), 고시설 

자재(하우스용 이  등) 구입에 필요한 자

    - 수송차량은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특수용도 차량만 지원 가능

    - 객토에 소요되는 자

    -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농어 구조개선자 )으로 시설을 지원받은 경 체

로서 사후 리기간(5년) 경과 후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자

   3) 지원한도 : 총사업비의 8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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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운 자

   1) 출기간 : 2년 이내 상환

    - 다만, 인삼식재자 은 연근별로 ４∼６년 이내 상환, 수출  규모화사업은 

3년 이내 상환

   2) 지원용도

    - 지원 상 농업경 체의 사업 운 에 필요한 자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은 

우수품종  수입 체 품종개발을 한 인건비, 시험비 포함)

     * 가축입식자 , 농산물 매취자 (농산물가공사업, 수출  규모화사업 제외)은 지원 불가

    - 원 �축산분야 경 에 필요한 토지 임차료(단, 1년간 임차료 해당 액 이내)

    - 제주도 교잡우를 한우로 체하는 경우 가축입식 자  지원

    - 운 자  상환기일 도래 시 소요자  범  내에서 재 출· 환하는 경우

(단, 인삼식재자 은 제외)

     * 운 자 으로 농축산경 자  환 가능(단, 종합자 이 농신보 보증서 담보인 

경우에는 환 상 농축산경 자 도 농신보 보증서 담보이어야 함)

   3) 지원한도 : 출취 기  심사규정에 따라 산출된 소요운 자  범  내

  라 . 기타  유 의 사항

    -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에 소요되는 자 은 지원 불가

② - 2 농원 / 농 민 박

 1. 사업 상 자

  ○ 농원사업자, 농 민박사업자

 2. 지원 자 격   요 건

  가 . 농원

   ○ 시장·군수로부터 농원 사업계획 승인서(사업계획 변경 시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서)를 발  받은 농업경 체

  나 . 농 민 박

   ○ 시장·군수로부터 농 민박사업자 신고필증(사업변경 시는 사업변경 신고

필증)을 발  받은 농업인

 3 . 출 리

  ○ 연리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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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운 자 의 경우 농업경 체가 리 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고정 : 출  만기 시까지 3%의 고정 리 용

     * 변동 : 최 리는 출시  기 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리가 

변동됨(기 리에 연동하여 상승 는 하락)

  2) 출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택일 가능

 4. 사업별  지원 조 건   유 의 사항

  가 . 시설 자

   1) 출기간 :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2) 지원용도

    - 농원 시설 설치, 증축에 소요되는 자 (단, 매각 는 임  시설물은 

자 지원 제외)

    - 기존 민박시설(건축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의 증축( 차 

증축 면 을 포함한 주택 연면  230㎡ 미만)에 소요되는 자 (신축자 은 

지원불가)

    * 토지매입자  지원불가

   3)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

   4) 사업자는 시장․군수로부터 농원 개발승인을 받거나 농 민박사업 신고를 

하고 출취 기 에서 지원 상자로 선정( 출가능여부  출 액 결정)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함

  나 . 개 보 수 자

   1) 출기간 : <②  - 1. 원 �축산�가공사업 등 지원>의 개보수자 과 동일

   2) 지원용도

    - 농원 :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 기계‧장비( 고 포함), 고시설 자재 

구입에 필요한 자

    - 농 민박 : 기존주택(건축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을 민박용도 

개보수 는 기존 민박시설을 개보수 하는데 소요되는 자

   3)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

  다 . 운 자

   1) 출기간 : 2년 이내 상환

   2) 지원용도 : 사업 운 에 필요한 자 (운 자  상환기일 도래 시 소요자  

범  내에서 재 출· 환 가능)

   3) 지원한도 : 출취 기 의 심사규정에 따라 산출된 소요운 자  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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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3  농기계 구 입 / 농기계 생산  사후 리 지원

 1. 사업 상 자

  ○ 정부 지원 상 농기계 구입자, 농기계 보 창고 사업자, 농기계 생산업체, 

농기계 사후 리 련 업체

 2. 지원 자 격   요 건

  가 . 농기계  구 입 자

   ○ 농업경 체

   ○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을 운 하는 자

  나 . 농기계  보 창 고  사업

   ○ 농업경 체(일반농가, 마을 내 5호 이상 공동농가)

   ○ 농기계 사후 리업소

   ○ 고 농기계 상설 매장

  다 . 농기계  생산사업

   ○ 농기계  농업기자재 생산업체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 은행에 출 상

으로 통지한 업체

  라 . 농기계  수 리 용  부 품· 장 비  지원 사업

   ○ 농기계 사후 리업소, 농기계 부품 매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

은행에 출 상으로 통지한 업체

 3 . 출 리  

  ○ 연리 2.0%(단, 농기계생산지원사업  농기계보 창고사업은 연리 3%,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사업은 연리 4.0%)

   1) 농기계 생산 원자재 구입 비축지원의 경우 농업경 체가 리 용방식

(고정, 변동) 선택 가능

     * 고정 : 출  만기 시까지 3%의 고정 리 용

     * 변동 : 최 리는 출시  기 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리가 

변동됨(기 리에 연동하여 상승 는 하락)

   2) 출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택일 가능

 4. 사업별  지원 조 건   유 의 사항

  가 . 농기계  구 입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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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기간

구  분 출기간

신 제 품
농업기계

기종에 따라 1년 거치 4～7년 균분상환

    고
농업기계

잔여내용연수 3년 이상 잔여내용연수 이내 균분상환

잔여내용연수 3년 미만 
는 내용연수 경과

3년 이내 균분상환

   2) 지원용도 : 정부지원 상 농기계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3) 지원한도

    <신제품 농업기계>

    - 융자지원 한도액 내에서 거래가격의 80% 이내

    - 부가가치세 환 상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매 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액의 80% 이내

    - 공 가격이 7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융자 상에서 제외함. 다만, 트랙터, 

리기, 이앙기 등의 부속작업기는 70만원 미만인 모델을 본체와 동시에 

구입할 경우 공 가격의 80%를 지원함(다만, 가동시간계측기는 용을 

제외함)

    -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 받은 기종 는 부품검정을 받은 가동시간계측기 

등은 공 가격의 100%를 지원함

      (신기술 농업기계는 지정기간으로 한정한다)

     * 정부의 융자 과 지방비로 농업기계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조

지원 상자를 해당 출취 기 에 통지하여야 함

    < 고 농업기계>

    - 당해 농업기계의 련 출 이 없는 경우에만 융자지원기 에 따라 지원 

가능함. 단, 농가간 직  거래 시에는 융자지원 한도액에서 당해 농업기계의 

련 출 을 차감하고 지원하며 출 은 승계 가능함

     * 기존 출잔액을 채무인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잔액까지 가능

     * 고농업기계 련 출 이 농가부채 책(2004)에 따라 장기 환 출 으로 

환된 경우에는 용 상에서 제외

  나 . 시설 자

   1) 출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농기계 생산사업  농기계 생산시설�설비지원, 농기계 보 창고사업

     * 토지매입자  지원불가

   2) 지원용도

    - 농기계 생산사업  농기계 생산시설․설비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



- 636 -

은행에 통지한 내용에 따름

    - 농기계 보 창고사업 : 보 창고 설치에 소요되는 자

   3) 지원한도

    - 농기계 생산사업  농기계 생산시설․설비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

은행에 통지한 내용에 따름

    - 농기계 보 창고사업 : 총 사업비의 90% 이내

  다 . 개 보 수 자

   1) 출기간

    -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농기계 수리용 장비지원자

     * 농기계생산사업과 농기계보 창고사업은 개보수자  지원 불가

   2) 지원용도  지원한도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 은행에 통지한 내용에 따름

  라 . 운 자

   1) 출기간

    - 1년 이내 상환 : 농기계 생산사업  농기계 생산 원자재 구입 비축지원

    -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농기계 수리용 부품 확보자

    * 농기계보 창고사업은 운 자  지원 불가

   2) 지원용도  지원한도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 은행에 통지한 내용을 따름

    - 농기계 생산 원자재 구입 비축지원 자 은 배정된 액 내에서 재 출· 환 가능

  마 . 유 의 사항

   ○ 농기계 구입자

    - 제조번호  형식표지  부착 상 기종에 하여 표지 이 부착되지 않았

거나 훼손되어 제조번호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수기로 작성된 경우 는 

제조번호가 복된 경우에는 융자 상에서 제외함

    - 출사무소는 공 자가 농가에게 농기계를 인도할 때 융자  지불 임장 

 기계  인수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다만, 출 액이 2,000만원 미만인 농업기계에 하여는 서류 등으로 갈음

할 수 있음

② - 4 꿀�녹 용 가 공 산업육 성

 1. 사업 상 자

  ○ 꿀, 녹용을 원료로 하여 벌꿀, 녹용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업체  생산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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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 자 격   요 건

  ○ 연간 벌꿀 사용실 이 20톤 이상인 업체(단,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

업체는 외)로 <사>한국양 회에서 농 은행에 출 상으로 통지한 

업체  생산자단체

  ○ 연간 녹용 사용실 이 1톤 이상인 업체(단,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업체

는 외)로 <사>한국양록 회에서 농 은행에 출 상으로 통보한 업체 

 생산자단체 

 3 . 출 리

  ○ 연리 3.0%

   1) 농업경 체가 리 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고정 : 출  만기 시까지 3%의 고정 리 용

    * 변동 : 최 리는 출시  기 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리가 

변동됨(기 리에 연동하여 상승 는 하락)

   2) 출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택일 가능

 4. 운 자  지원 조 건

  ○ 시설, 개보수 자 은 지원하지 않음

   1) 출기간 : 2년 이내 상환

   2) 지원용도

    - 사업의 운 에 필요한 자

    - 운 자  상환기일 도래 시 소요자  범  내에서 재 출· 환 가능

   3) 지원한도 : <사>한국양 회, <사>한국양록 회에서 농 은행에 통보한 업체별 

한도 이내

    * 꿀, 녹용가공산업육성지원에 소요되는 자 을 개소당 5억원 한도로 융자 지원

    * 단, 선정심의 원회에서 5억원 이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

② - 5 가 공 산업육 성  지원

 1. 사업 상 자

  ○ (정부 리양곡 포함)을 원료로 하여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업체

  ○ 정부 리양곡의 도정  보 업체

 2. 지원 자 격   요 건

  ○ 연간  사용실 이 10톤 이상인 가공업체(단,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 가공업체 외)

  ○ 정부양곡 도정․보  계약 체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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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출 리

  ○ 연리 3.0%

 4. 사업별  지원 조 건   유 의 사항

  가 . 시설 자

   1) 출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2) 지원용도

    -  가공식품 업체, 정부양곡 도정․보 업체의 생산시설 신․증축에 소요

되는 자   가공제품 문 매 의 포 시설비

     * 시설부지  건물 구입비 등은 지원제외

   3)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

  나 . 개 보 수 자

   1) 출기간 : <�-1. 원 �축산�가공사업 등 지원>의 개보수자 과 동일

   2) 지원용도 : 기존 시설 개수·보완 는 기계·장비구입에 소요되는 자

   3)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

  다 . 운 자

   1) 출기간 : 2년 이내 상환

   2) 지원용도 : 사업 운 에 필요한 자   가공용  계약재배 후 계약재배 

된 의 수매 지원자

   3) 지원한도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 은행에 통지한 액 이내

② - 6  우 수  기술 사업화  지원

 1. 지원 상 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우수기술을 실용․사업화 하는 소기업체 는 농업법인

 2. 상 기술   요 건

  ○ 상기술 : 장 이 확인한 우수기술, 장 이 고시한 신기술 농업기계, 농림

축산식품부 인증 신기술, 정부가 인증한 NEP․NET․이노비즈

(INO_BIZ) 기술

  ○ 요 건 : 농림축산식품부 장 으로부터 “우수 기술사업화 자  지원 상자” 

확인서를 받아야함

   * 우수 기술사업화 자  규모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사업화 소요자  규모 평가 

결과’를 반

 3 . 출 리

  ○ 연리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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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운 자  지원 조 건

  1) 출기간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2) 지원용도

   - 농림축산식품분야 R&D에 한 실용․산업화를 한 운 자  (시제품생산, 

연구․시험장비 구입 등)

    * 1억원 이하의 연구․시험장비 구입에 한하여 지원하며, 부지 구입  부 토목공

사( 토·성토, 기존시설 철거공사 등) 비용은 제외

   - 평가비의 50%(농기평의 우수 실용기술평가 사업비에서 지원)     

  3) 지원한도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사업화 자  규모 평가액  업체당 10억원 이내

 < 기타사항 >

 ⅰ)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사업별 담당부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ⅱ) 채권보 심사 등 출심사에 한 사항은 출취 기 의 여신 련 규정에 의함

 ⅲ) 농 분야( 농원,농 민박), 농기계구입, 농업용기자재 생산시설․설비

지원, 농기계보 창고지원, 농기계수리용부품․장비지원, 농기계생산원자재구

입비축, 꿀․녹용가공육성지원사업, 가공산업육성지원, 우수기술사업화지원

사업의 세부사항은 각 사업담당부서에서 별도 시행하는 사업시행지침 참조

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1. 사업신 청   지원 차

 가 . 출 차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출취 기 에 제출하고, 출취

기 은 사업내용과 사업타당성 검토․분석 후 지원액 결정  출 실행

(다만, 출 액 1천만원 미만 농기계구입자 은 사업계획 심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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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신청은 연  수시로 가능하며 연도 에 신청하여 지원 상자로 결정

된 자는 12월 31일( 출마감일)까지 출해야 함

    - 부득이하게 12월 31일( 출마감일)까지 출이 불가할 경우에는 출취

기 에 출마감일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출취 기 에서 농식품부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익년 12월말까지 연장 가능

    - 연도 에 지원 상자로 결정되고 출실행이  안된 경우에는 익년도 

자 으로 집행할 수 있음(연장신청 차 불필요)

  나 . 격 여 부  심 사 차

   ○ “원 ·축산 생산업, 농산물가공사업,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천   곤충

사업, 수출  규모화사업, 농원·농 민박사업”의 시설자  취  시 

출취 기 은 행정기 (시·군·구, 농업기술센타 등)에 사업계획과 련

된 인·허가  기술검토사항( , 원 시설의 경우 내재해 기  합여부)에 

한 부 등 지원 격여부에 한 의견을 요청해야 하며, 행정기 (시·

군·구, 농업기술센타 등)에서는 지원 격여부에 한 의견을 5일 이내에 

회신해야 하고, 격하다고 회신한 경우에 한하여 출하여야 함

  다 . 원 시설  정 여 부  확인 차

   ○ 원 시설물 설치 시 농림축산식품부장 이 지정·고시하는 ‘원 특작시설 

내재해 기 ’에 해당하는 경우 출취 기 은 사 에 설계도를 첨부하여 

행정기 (시·군·구, 농업기술센타 등)에 내재해 기  합 여부를 의뢰하여 

정여부를 공문으로 회신을 받아야 하며,

    - 시설물이 완공된 후에는 출취 기 과 행정기 (시·군·구, 농업기술센타 등) 

합동으로 지 출장 검을 실시하고, 행정기 (시·군·구, 농업기술센타 

등)에서 시설물이 내재해 기 에 합하게 시공되었다는 확인서(서식은 

농 에서 제공)를 발 한 경우에 한하여 출하여야 함

  라 . 경 실 태 조 사

   ○ 출취 기 은 농업종합자  출잔액이 1억원 이상인 자에 해 연1회 

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익년 1월 3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출잔액은 원 ·축산분야 재배·생산사업(수출 규모화사업 상 포함), 농원·농

민박사업, 농기계보 창고사업에 한함

  마 . 기타  시행 차

   ○ 출취 기 에서 종합자  운 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사 에 농림

축산식품부와 의 한 후 시행(변경 시에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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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평가   환 류 단 계

  가 . 사업평가

   ○ 지원실  황 분석, 장 검 등을 통해 농업인  출기  건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기 인 사업평가

  나 . 환     류

   ○ 지원실  황 분석  평가결과에 따라 시행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

Ⅳ. 2016 년도 사업신 청  수 요 조 사  기타 사항

 1. 2016 년도 농업종 합 자  사업수 요 조 사

  ○ 농 은행은 매년  농업경 체를 상으로 익년도 종합자  투자의향을 조사

하고 그 결과를 3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2. 2016 년도 사업신 청   지원 상 자  선정 안 내

  ○ 연  농업 련 신문 는 인터넷을 통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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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편 . 미곡 종 합 처 리 장  벼  매 입 자  지원 사업

Ⅰ. 사업개 요

 1. 목   

  ○ 미곡종합처리장(Rice Processing Complex : RPC) 등에 벼 매입자  지원

으로 수확기 농가 벼 로를 확보하고 산지  유통기능을 활성화하기 함

 2. 근 거 법 령

  ○ 양곡 리법 제22조

 3 .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단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합  계 1,200,000 1,200,000 1,230,800 1,230,800 매년1,230,800

ㅇ벼 매입 자 (융자) 1,200,000 1,200,000 1,230,800 1,230,800 매년1,230,800

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1. 사업 상 자

  ○ 지원 상 : 정부지원 RPC(통합RPC 포함), 정부지원 DSC

   - 정부지원 RPC(DSC 포함)로 인정받지 못한 도정업체, 정부지원제외 RPC는 

벼 매입자  지원 상에서 제외

    * 정부지원 RPC : 정부지원 진입기 에 따라 건조· 장·가공시설을 일 설치 한 

도정업체

    * 정부지원 DSC : 정부지원 진입기 에 따라 건조· 장시설을 일 설치 한 업체

 2. 지원 자 격

  ○ 정부지원 RPC(통합 RPC 포함), 정부지원 DSC

 3 . 자 용 도

  ○ 농가벼 확보(매취  수탁)에 필요한 자

   - 농가벼 매입자   수탁선도 (단, 기존에 벼 매입을 해 사용한 벼 확보

자  출 의 환은 가능)으로 사용



- 643 -

 4. 지원 형 태   사업량

  ○ 재원 : 융기  자 (이차보 )

  ○ 지원기  : RPC 경 평가 결과  통합실 , '14년도 수확기 벼 매입실  

등에 따라 차등지원

  ○ 총 지원액  조건 : 연간 1조2천308억원, 융자(1년 이내 상환)

   - 민간RPC의 수탁매입 행농 에 지원된 자 은 수탁매입 벼 인도 후 15일 

이내 상환(익년 9월말까지 인도, 10월15일까지 상환)

   ○ 의무사항 

    - 수확기에 당해연도 지원자 의 1.5배(통합RPC는 1.2배) 이상 농가벼 매입

(단, 통합RPC 우 자 , 수탁매입 행농  지원자   수탁형계약재배 

지원자 은 1.0배 이상 매입)

   ○ 의무사항 미 수시 제재(통합RPC 포함)

    - 수확기에 당해연도 지원자 의 1.0배 이상 1.5배(통합RPC는 1.2배) 미만 

농가 벼 매입시 지원자 의 1.5배(통합RPC는 1.2배) 용 산출액과 농가

벼 매입액의 차액을 차기에 차감 지원

    - 수확기에 당해연도 지원자 의 1.0배 미만 농가 벼 매입시 지원자 과 농가 벼 

매입액의 차액에 정책자  연체 리를 용한 이자를 합하여 회수하고, 

향후 1년간 벼 매입자  지원 단

    - 단, 통합RPC 우 자 , 수탁매입 행농  지원자 , 수탁형계약재배 지원

자 은 1.0배 미만 농가 벼 매입액의 차액에 정책자  연체 리를 용한 

이자액을 합하여 회수하되, 벼 매입자  지원 단은 제외

    - RPC사업지역의 천재지변  병충해 발생(사업지역 면 의 30%이상 피해

발생) 등 자연재해, 화재 등 RPC시설 피해( 체시설의 30%이상 피해발생) 

등으로 불가피하게 농가 벼를 확보 할 수 없다고 단될 경우 지원자 의 

1.0배 미만 농가 벼 매입시 자  회수하되, 차기 차감  지원 단 상

에서 제외. 단, 이 경우 해당 시․군의 재해 피해발생 확인서가 있어야 함

    - 수탁 행농 이 수탁 행자 을 선도 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익년도 1월말

까지 미사용 자 을 상환해야 하며, 수탁요청 RPC에게는 수탁 행자  

미 사용액만큼 차기에 수탁 행 자 을 차감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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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탁사업 시행요령은 우리부 홈페이지  Agrix에 게시

      * 정해진 기일내에 반납하지 않은 농 은 1～5년간 수탁 행 자 지원을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수탁 행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2년 연속 상환한 수탁 행농 은 

수탁 행 자격 박탈

   ○ 사업주 기  : 농림축산식품부

 5. 지원 한 도액  기   범

  ○ RPC 경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자   리(0～3%) 차등 지원

    

등 A B C D E F

리 0% 0.5 1.0 1.5 2.5 3.0

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1. 사업신 청 단 계

  ○ RPC는 별도 지원기  등에 따라 농 앙회, 한곡물 회, 한국 RPC 회, 

한국양곡가공 회, RPC 의회 등을 통하여 일  신청

 2. 사업자  선정 단 계

  ○ 수확기 농가 벼 확보에 참여하고, RPC 경 평가 등에 참여한 업체  선정

 3 . 사업시행 단 계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한다)는 RPC 경 평가 등을 실시하고, 

국립농산물품질 리원(이하 ‘농 원’이라 한다)은 경 평가 결과  수확기 

벼 매입실 , 사이버 거래실 , 양곡카드 사용실  등에 따라 벼 매입자  배정

   - 우 지원 : 통합RPC, 수확기 수탁실  우수 RPC 등

   - 출기간 : '15.12.31까지 출(연내에 출되지 않는 자 은 환수)을 원칙으로 

하고, 출마감일 연장승인(농식품부)을 받은 경우 외로 함

    * 출취 기  : 농 앙회(농  시·군지부 정책 부계)  농업정책자  출취 기

으로 추가된 은행(부산은행, 주은행, 구은행, 하나은행)

   - 기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  융자기 의 여신

리 규정에 의함

  ○ RPC(DSC)가 농가 벼 매입시 (수탁선도  포함)지 은 농가 통장 입 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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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통장 입 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  

하되, 지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증 등)를 갖추어야 함

 4. 자 배 정 단 계

  ○ 농식품부는 경 평가 결과 등 자  배정기 을 농 원에 통지

  ○ 농 원은 배정기 을 근거로 농 앙회 등에 자  배정

  ○ 농 앙회 등은 사업자의 해당 시․군지부( 업소)로 자  재배정

  ○ 사업자는 해당 융기 에 자  출 신청  실행

 5. 이 행 검단 계

  ○ 농식품부는 자  출 황, 수확기 벼 매입상황 등 검

   - 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5～6월, 10～11월)

   - 검반 : 농식품부, 농 원, 농 앙회, 민간 RPC 회 등 합동 지방문 검

  ○ 시장․군수는 RPC 운 리 담책임자, 정기 실태조사, 장 검 등을 통해 

사후 리 감독 철

   - 농가 벼 매입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 지도, 수탁 매 활성화 극 지도

  ○ 시장․군수는 벼 수확기 이 에 RPC(DSC)가 호퍼스 일(수분․ 량), 제 율 

자동측정기의 교정검사를 받도록 조치

   - RPC시설 변경시 농 원(사무소)의 조를 받아 시설능력(건조․ 장․가공)을 

수시 조사 실시(교정검사  시설능력 조사결과는 계통보고)

   - 시설 교정검사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공인검사기 에서 받도록 조치

  ○ 사업자는 수확기 자체매입 등 원료 벼의 확보  매 황을 명확히 기록한 

련 장 비치(보 기간 3년)하고, 수확기 농가 벼 확보 련 증빙자료(통장입  

자료, 지  증빙서류, 호퍼스 일 기록자료 등)를 별도 편철하여 비치

  ○ 농 앙회 등 출기 은 RPC 벼 매입자  출실 을 매분기 익월 15일

까지 농식품부로 보고, 출포기 등 자 의 배 조치 사유 발생시는 수시보고

  ○ 농 원장은 수확기 자체매입실 이 포함된 당해연도 벼 매입실 을 익년 1월

말까지 농식품부로 보고(사무소→ 지원 → 본원→ 농식품부)

   - 매입실  확인 등에 필요한 세부 인 사항은 농 원에서 정하여 운 하고, 

필요시 수시 확인· 검 실시

   - 농 원(사무소)은 련 장부, 증빙자료, 농가통장 입 자료, 장(창고  

사일로)조사 등을 통해 실제 매입여부 확인

    * 보고양식은 우리부홈페이지  Agrix 참조

    * 농 원에서 보고한 벼 확보실 은 최종 으로 경 평가를 통하여 검증·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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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는 농 원에서 자체매입실  등 벼 확보실  검·확인시 극 조

  ○ 농 원장은 연도말 기 , RPC  DSC 사업자의 벼 건조· 장·가공능력을 

조사하여 익년 1월말까지 농식품부로 보고(사무소→지원→본원→농식품부)

  ○ 농 원장  시·도지사는 미곡유통 련 법규 반  부정업체에 하여 익년 

1월말까지 농식품부로 보고

   - 보고내용 : 련법규(양곡 리법, 농산물품질 리법, 친환경농업육성법)  

양곡 련 반내용, 발일시, 처분( 결)일시  결과, 처분기  

등(처분 과정 인 경우도 그 상황을 보고)

  ○ RPC는 경 평가 비 평가항목별 련 서류를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련

서류 미 구비시 실  미인정

   - 매입실  입증할 호퍼스 일․트럭스 일 등 매입량 계측 자료를 구비

   - 수탁매입 선도 은 농가와 RPC간 자율 으로 결정하여 지 하되, 수확기 이후 

수탁매입벼( ) 매가와 연계하여 정산한 경우 등 정상 인 수탁거래인 경우만 

수탁매입실 으로 인정(수확기 이라도 로 매 후 값과 연계하여 정산한 

경우에도 수탁매입 인정)

   - 계약재배는 특정품종을 농가 는 작목반 등과 사  계약한 후 매입시 품종

혼입이 발생되지 않도록 별도 리한 경우만 인정

  ○ RPC의 명칭 는 표자 변경시 농 앙회, 민간 회를 통해 농식품부로 

승인 요청

   - 승인 이후에만 출  양도․양수가 가능하므로 농 앙회 등은 농식품부 

승인 여부 확인 후 채무자 변경 등 필요사항 처리 

 6 . R PC ( D S C )  법 규  반시 제 재 기

  가 . 일반기

   ○ 반행 가 2건 이상인 경우, 한 제재기 의 2분의 1까지 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기 을 합산한 기간을 과할 수 없다.

   ○ 반행 의 횟수에 따른 제재기 은 최근 1년간 같은 반행 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 용한다.

   ○ 법규 반 내용으로 보아 그 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 RPC․DSC 표, 소속직원, 실제 운 자 등이 RPC․DSC 운 과 련하여 

법규 반을 한 경우에도 해당 RPC․DSC에 제재기 을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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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개 별 기

반사항

반 횟수별 제재기

연간 1회
연간 2회 는 
2년 연속

연간 3회 는 
3년 연속

가. 고형 이상, 공공비축 산물벼 임의 처분, 
원산지표시 반, 시 용 수입 을 
국내산 과 혼합 매할 목 으로 
업장소에 보 하거나 처분한 경우

지원제외 지원 제외( 구) -

나. 벌 (양곡 리법 제32조 는 
제34조제4호처분)

모든 자
 1년간 단

지원 제외 지원 제외( 구)

다. 벌 , 선고유 ·기소유 처분, 미곡
유통 문란행  등 사고 업체

경 평가 자  
25% 감액

경 평가 자  
50% 감액

모든 자  1년간 
단

라. 과태료 처분

100만원 미만 경 고
경 평가 자  
10% 감액

모든 자  1년간 
단

100만원 이상
경 평가 자  
5% 감액

경 평가 자  
15% 감액

모든 자  1년간 
단

   *  과태료 처분 연간 2회 는 2년연속 용은 나 에 부과된 과태료를 기 으로 한다

( 시: 1회 50만원 부과, 2회 100만원 부과된 경우 경 평가자  15% 감 용)

   *   가, 나항의 반사항에 따라 사법기 (경찰, 검찰, 법원)에서 조사 이거나 

처분 는 결 인 경우 잠정 지원 단

  다 . 제 재 조 치  시기

   ○ 제재시기는 1차 처분 는 결일부터 용(추후 확정 처분 는 결 결과에 

따라 소 지원 는 제재확정)하되, 이미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는 다음 지원

시기부터 용

     * 정부지원 상에서 구제외되는 RPC가 업체명, 표자명을 변경하더라도 정부

지원 진입불가

 7 . 성 과 측 정 단 계

  ○ 농 원의 원료벼 매입실  보고자료를 활용하여 유통량 비 RPC 처리량 측정

    - 농 원은 RPC 원료벼 매입실 을 농식품부로 보고

 8 . 사업평가   환 류 단 계

  ○  RPC 벼 매입자 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해 매년 경 평가 실시

    - 평가결과 경 우수 RPC는 정부지원을 우 하고, 경 이 부진한 RPC에 

해서는 통합 등 구조조정 유도

    - 통합 RPC는 벼 매입자   건조· 장시설 자  우  조치

Ⅳ. ' 15년 R PC  경 평가  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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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기  :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

  ○ 평가방법  기  : 자세한 사항은 별도 시달

   - 농식품부는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농 앙회, 민간 회 등 련기 ·단체에 통지

   -  정부지원(경 평가)을 희망 RPC 사업자는 농 앙회, 민간 회 등을 통해 

농식품부로 신청

     * 민간 회에 속하지 않은 RPC 사업자는 2월말까지 농식품부 식량산업과로 직  신청

Ⅴ. 통 합 R PC  경 개 선  사후 리  방 안

 1. 통 합 R PC 의  경 안 정 을  한  지원 제 도

  ○ 통합 RPC에 한 벼 매입자  우 지원 : 통합 기 경 이 어려운 을 

감안 참여 개소수에 따라 벼 매입자  등 우 지원

   - 지원기   조건 : 붙임2참조

  ○ 기타 : 고품질  랜드 육성 사업자 선정시 가 , 건조ㆍ 장시설 사업자 

선정시 우 , 정부 보 종을 통합 RPC에 우선지원 등

  ○ 통합RPC 참여자의 지분탈퇴시 탈퇴농  몫으로 지원된 벼 매입자 에 최

고 리를 용하여 회수

   - 자 회수 범  : 탈퇴 RPC의 기본등  지원액 + 우 지원액

   - 탈퇴 RPC는 정부지원 RPC에서 구제외

  ○ 2년차 이상 통합RPC에 해서는 시설통합이행 여부(잉여가공시설의 폐쇄 후 

DSC 환) 등을 평가하여 미이행시 이행할 때까지 벼 매입자 을 감액 배

정(매년 지원자 의 20%씩 가산감액)

   - 본소 도정시설의 가동율이 80%미만임에도 부 가공시설을 운 하는 경우는 

시설통합 미이행 간주

   - 시설통합 미이행 RPC가 이행계획 제출·이행시 1년간 자 지원 삭감 유

 2. 통 합 R PC 의  원 료 곡  매 입   매  등  경 지도 강 화

  ○ 수확기 농가벼 매입시 정가격으로 매입토록 지도(농 앙회)

   - 조합공동사업법인 이사회에서 합리 인 수 에서 결정토록 하되, 농가장려  

지  등은 배제(필요한 경우 해당조합에서 지 )

  ○ 통합RPC의 고품질  랜드 생산·유통체계 구축(농 앙회·지자체)

   - 고품질  랜드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규모화된 우수 랜드 경 체로 육성, 

계약재배 내실화로 원료확보체계 확립, 경 우수사례 발굴  성공 인 통합

모델 제시, 통합RPC의 고품질  생산·유통  경 성과를 평가하여 시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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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편 . 농 주 택 개 량사업

Ⅰ. 사업개 요

 1. 목   

  ○ 낡고 불량한 농 주택의 개량을 진하는 등 농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농

지역의 주거환경 향상  주거복지를 실 하고 정주의욕을 고취

  ○ 농 주택개량자  지원을 통해 도시민 유치 진  농  활성화 도모

 2. 근 거 법 령

  ○ 농어 정비법 제2조제10항, 제55조제6항, 제67조, 제108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농산어  지역개발 진에 한 특별법」 제29조

 3 .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단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합  계 500, 000 6 00, 000 500, 000 6 00, 000

ㅇ농 주택개량자 500, 000 6 00, 000 500, 000 6 00, 000

 - 융 자 500,000 600,000 500,000 600,000

 - 지방비 - - - -

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1. 사업 규 모

  ○ 융자재원 : 농 자 (정부이차보 ) 5,000억원

  ○ 사업량 : 약 10,000동

  ○ 사업범  : 단독주택의 신축, 개축, 재축, 수선, 증축, 리모델링

  ○ 출조건 : 일반 리 연리 2.7%, 우 리 연리 2.0%(만65세이상 노인 는 부양자)

    ※ 만65세 이상 노인 는 부양자는 만65세 이상 본인 는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를 6개월 이상 부양한 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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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 상 자

  ○ 시행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융자 상자

   - 농 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  주민, 단 기존 

주택은 반드시 철거하여야 함

   - 농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 도시지역(洞)에서 농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융자 신청일 이  

주민등록상 도시거주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도시 1주택 보유자가 농

주택 보유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도 가능)

  ○ 자력개량자

   - 주택을 자부담으로 개량하므로 융자 상은 아니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에 따라 농어  주택개량에 한 감면 상이 되는 자로 농 지역에 거주

하는 사람

 3 . 상 지역

  ○ 농어 정비법 제2조에 의한 농어 지역(「농어업․농어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의한 농어 지역)으로 타법에 의한 건축행  제약 요인이 없는 지역

   1) 읍․면의 지역

   2) 농림축산식품부 장 이 고시하는 지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42호)

    ※ 역시  시에 소재한 동(洞) 지역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제외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한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동(洞)의 주거지역을 농어 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은 사업 상

지역으로 본다.

 4. 상 주 택

  ○ 융자 상주택

   - 융자 상 단독주택의 연면 (층별 바닥면  기 ) 합계가 150㎡이하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취득세  5년간 재산세 면제는 주거 용면   

100㎡이하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신 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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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  정의>

-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수선) :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리모델링) :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하여 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신축) : 건축물이 없는 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

된 경우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되 개축 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 ·

연면 , 층수 는 높이를 늘리는 것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개축) : 기존 건축물의 부 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셋 이상을 포함)를 철거하고 그 지에 종 과 같은 규모의 범 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4호(재축) :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지에 종 과 같은 규모의 범 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면 산정기 >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연면 ) :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 의 합계

- 주택법시행규칙 제2조(주거 용면 ) :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서 지하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화장실의 면 을 제외한 면

   - 창고 는 차고 등이 포함된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가능하나, 연면  150㎡ 

이하를 과할 수 없음

   - 주택면  보다 창고 는 차고면 (부속시설)이 클 경우에는 지원 상에서 제외

   - 다세 , 다가구, 근린생활시설, 민박, 기타 상가와 혼합된 주택은 주택개량융자

지원 상에서 제외(층간·동간 분리 포함)

  ○ 자력개량주택 

   - 단독주택 : 상시 거주할 주거용 건축물로 용면  100㎡이하

    ※ 자력개량은 융자  아닌 액 자기부담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취득세  5년간 재산세 면제 상(주거

용면  100㎡이하)

 5. 출 한 도

  ○ 신축, 개축, 재축, 수선 : 당해토지  주택 감정평가에 따른 출가능한도 이내

  ○ 증측, 리모델링 : 당해토지  주택 감정평가에 따른 출가능한도의 50% 이내

 - 리모델링은 건축법상 행정 차(건축신고 등)를 이행하는 건축행 에 한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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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한도는 농·축 의 여신 련규정에 따르며, 사업 상자의 여건에 따라 출가능

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

    ※ 출 액은 실제 건축비용을 과할 수 없으며, 사업 상자는 농·축 이 요청시 

실제 건축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실제 건축비용에 토지구입비는 포함하지 않음

 6 . 요 사항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에 따른 취득세 면제  5년간 재산세 면제는 

융자 상자와 자력개량자이며, 상시 거주할 주거용 건축물로 주거 용면  

100㎡이하

  ○ 사업 상자가 비할 사항

   - 공통서류 : 융자 상자 요건(거주지 등)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 만65세 이상 노인 부양시 6개월 이상 부양사실 증명(주민등록등본), 농 주택

개량자  출 리 우 리 용 상자 확인 각서<서식7>

  ○ 사업 상자가 주의할 사항

   - 상지 치, 주택규모, 신용도, 부지 소유여주 등에 한 농·축 과 사  의

   - 주택법, 건축법 등 련 법령이 규정한 차이행

   - 주택의 지붕은 경사지붕(박공, 모임지붕 등)으로 하고, 평지붕(슬래 ) 지양

  ○ 시장·군수·구청장이 검  리하여야 할 사항

   - 선 과 도  출에 필요한 서류 발   선 수령자가 사업기간 내에 건축을 

완료할 수 있도록 리·감독

   - 선  수령자(융자사업 상자)가 선  수령 후 90일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않거나 자 을 타용도로 사용하 을 경우, 사업 상자 선정 취소 후 농·축 에 

출  지원 철회 상자로 통지

   - 농지원부는 농 주택개량사업의 필수 서류가 아니므로 의무 제출 요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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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축 이 주의할 사항

   - 선  : 착공증명서· 상자선정 입증서류 제출시, 부지(토지)감정평가에 따른 

출가능한도의 50%이내 시행(증축·리모델링은 25% 이내)

    ※ 선 수령자 명단 해당 시·군·구에 통보

    ※ 시·군·구로부터 선 수령자의 사업 상자 선정 취소를 통지 받을 경우에는 기 

지 한 선 에 해 즉시 회수 조치

   - 도  : 사업실 확인서(서식7) 확인 후 출가능한도의 50% 이내 시행

(증축·리모델링은 25%이내)

   - 잔  : 건축물 장 확인(비고란에 ‘농어 주택개량사업’ 표기 여부 확인)

    ※ 상주택에 거주사실 , 6개월 이상 부양사실 등 주민등록등본 필히 확인

  ○ 「농 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 「농림축산정책자  출업무 규정」을 수

 7 . 임 주 택 사업자  융 자 지원

   ○ 사업 상 : 「농어 정비법」제2조제10호가목, 나목에 따른 신규마을조성

사업 지구 내에서 임 주택 공 을 목 으로 임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임 주택사업자(법인)

   ○ 리 : 일반 리 연 2.7%

   ○ 출신청시 사업지구 체 토지를 주택건축 정 개별필지로 구분하여 

필지별 등기 차를 이행한 후 출 신청

   ○ 상기 항목 외에는 동 지침 공통 용

Ⅲ. 표 로 세 스 ( S P)   담 당기  역 할

 1. 표 로 세 스 ( S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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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신청인→시·군·구)

○기간: 년도 12.1~당해연도 1.31까지

○ 문지,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 사업목 , 신청

차  자격, 기간, 장소 등 사  공고

○사업설명회: 사업추진 차  풍수해보험 가입 

등 안내
↓

상자 선정(시·군·구)

○기간: 당해연도 2.5까지

○시·군·구별 상자 선정기 에 따라 선정

○융 자 상 자 와  자 력개 량자  구 분 하 여  선정
↓

상자 선정 결과 제출

(시·군·구→시·도→농식품부)
○기간: 당해연도 2.10까지(서식1)

↓
사업 상자 승인

(농식품부→시·도/농 )
○기간: 당해연도 2.20까지

↓
사업 상자 확정 통지· 리

(시·도→시·군·구→사업 상자)

○ 상자 확정 통지시, 반드시 공문으로 통지(주

택개량사업 시행지침 첨부하여 발송)
↓

사업 추진(사업 상자)
○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숙지 후 사업추진

○필요시 농 은행에 선   도  신청
↓

출신청(사업 상자→농 )
○ 출서류 지참: 익년 5.30까지 출서류 제출 

완료
↓

출요건 심사(농 ) ○ 출자격, 세 당 출한도, 담보 등 심사
↓

출  지 (농 →사업 상자)

○선   도  출한도의 50% 이내

○ 공시 나머지 지

○익년 6.30까지 출  지  완료
↓

사업추진 결과보고

(시·군·구→시·도/농 →농식품부)

○지자체: 분기별 사업추진 실 보고

○농 : 분기별 출 실 보고

 2. 담 당기  역 할

  가 . 주 택 개 량

   ○ ( 사업 상 자 )  

    - 사업추진  농 과 출가능성 등 사  의

    - 시행지침, 건축법, 주택법 등 법령 수

    - 기존주택 철거(건축물 장 말소) 이행(무주택자 등 철거 상 주택 없을시 제외)

    - 건축양식, 지붕경사, 색채 등 농어  경 을 고려한 주택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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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 군 · 구 )  

    - 선정기 ·방법, 선정결과 등 운용계획 수립  선정결과 시·도에 보고

     ※ 선정순  : ①슬 이트 지붕개량을 하는 경우(배정물량의 30% 이내 우선

선정), ②다문화가정인 경우, ③신재생에 지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④사업 상자 ‘다’에 해당하는 경우, ⑤ 기타 

     ※ 상자 선정기 에 ‘농지원부’ 유무는 포함하지 말 것

    - 출에 필요한 서류 발   건축물 장에 ‘농어 주택개량사업’ 표기 의무

     ※ 건축물 장 표기 방식 : 주택-주, 부속건축물-부

    - 융자 상자 변경에 비하여 비후보 확보하고, 상자 변경시 시·도와 

농 에 통보

    -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슬 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되도록 조

    - 기존 주택 철거 여부(건축물 장 말소 포함) 장 확인

    - 차, 지침, 표 설계도, 세제, 풍수해보험 등을 홍보하는 사업설명회 개최

    - 주택의 품격 향상을 해 건축사 회 등 유 기 과 조하여 기술지도 실시

   ○ ( 시· 도)

    - 시·군·구별 선정기   선정방법 리, 사업추진 황 분기별 결과 보고(서식2)

     ※ 지자체가 지방비로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농 주택개량사업 추진실 에 포함

   ○ ( 농· 축 )  

    - 융자  출조건, 신용  담보평가, 출서류, 출마감일 등 안내

    - 선 수령자 명단 시·군·구에 통보  리

    - 시·군·구별 우 리 용자 황 반기별로 시·군·구에 통보

    - 「농어 정비법」에 따른 신규마을조성  「농어 마을 주거환경 개선 

 리모델링 진을 한 특별법」에 따른 농 마을 리모델링 사업지구 

등에 입주( 정)자가 출자로 선정되었으나, 토지소유권이 추진 원회·

원장·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명의상 토지소유자의 토지를 

담보로 입주 정자들에게 출 실행

    - 시·군·구로부터 융자  회수 상자를 통지받았을 경우, 상자와 의하여 

일반 출로 환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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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자 배 정

  ○ ( 농 )  농 은행장은 농어 주택개량자 의 지원지 (농림축산식품부)과 

의하여 소요자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자  조성

   - 농 은행장은 농어 주택개량자 이 기에 출될 수 있도록 련자 의 

확보  농  해당 시군지부로 자 을 교부

   - 농 은행장은 농 (회원조합 포함)에서 농어 주택개량자 을 출 시행시 

범정부 복지정보 연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서식8)의 「 융정보 등 

이용  제공 동의서」를 받아 처리하도록 조치한 후, 그 처리결과를 취합

하여 2015.12.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 사업 상 자 )  융자  출에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여 농 에 출 신청

   - 출기한 내 출을 받지 못할 경우 자진 사업포기자로 간주

    ※ 출기한: '15.12.31

    ※ 출기한 연장 : '15.12.31일까지 착공, 인·허가, 신고, 선   도  등 차가 

이루어졌을 경우, 연장신청자에 한해 '16.6.30까지 출기한 연장(서식4-1, 서식4-2)

 4. 이 행 검

  ○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상황 검, 장의견 수렴,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을 해 모니터링  검 실시

  ○ ( 시· 도/ 시· 군 · 구 )  주택개량  빈집정비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검하고, 융

자 상자의 지침 수 여부 등 검하여 반기별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서식3)

   - 매년 12월 31일까지 원인행 (착공신고 등)를 하지 않은 사업 상자는 연장

상에서 제외하고, 지자체별로 포기각서 등을 징구하여 리

   - 사업 상자가 시행지침 등 련 규정을 반하여 주택개량을 한 경우, 사업

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농 에 지원 철회 상자로 통지

  ○ ( 농 )  주택개량사업 출상담  자 집행 정여부 정기 으로 확인

   - 시·군·구로부터 지원 철회 상자로 통지를 받은 경우 출제한

 5. 사업평가   환 류

  ○ ( 시· 도)  상자 선정부터 시행과정에 해 12월 말까지 시·군·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물량 배정시 반

   - 사업평가시 반 사항

    · 주택개량: 추진실 , 홍보실 , 농 자  외 지방비 추가 확보 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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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평가 결과를 토 로 시·도별 평가실시  우수 

지자체 포상  인센티  부여

 6 . 사후 리

  ○ ( 시· 군· 구)  사업 완료 후 융자 상자는 융자  거치기간(5년), 자력개량자는 

재산세 면제기간(5년) 동안 사후 리

   - 증축, 용도변경 등 사업목 에 맞지 않거나 지침 반시 융자 상자는 농

에 융자  회수 상자로 통지하고, 자력개량자는 세정과에 재산세 과제 

상자로 통지

   - 매매, 상속 등 사업 상자 변경시, 해당연도 상자 선정기  합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  회수 상자와 채무인수가능자를 단하여 농 에 통지

   - 우 리 용자에 해 5년간 연 1회 실태 검  변동사항을 농·축 에 통지

  ○ ( 농 )  주택개량융자  회수 상자를 통지 받은 경우에는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융자  회수

   - 융자  회수 상자와 의하여 일반 출로 환조치 가능

   - 시·군·구별 우 리 용자 황 반기별로 시·군·구에 통보       

   - 시·군·구로부터 통지받은 우 리 부 격자에 해서는 사유발생일로부터 

소 하여 일반 리 이자를 납부하고, 이자를 기 납입한 경우에는 이자차액을 

추가 징구하고, 부당사용자 기 은 용하지 않음. 단, 만65세 이상 노인 

는 부양자의 사망에 따른 자녀(배우자) 상속시에는 우 리 유지

   - 합한 채무인수 이행시 양도인의 리를 양수인에게 동일하게 용. 단, 

양수인이 만65세 이상 노인 는 부양자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 리 용

Ⅳ. 2016 년도 사업신 청  수 요 조 사  기타 사항

 1. 2016 년도 사업수 요 조 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2016년 사업신청 수요를 악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시·군의 사업 수요를 종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서식2)

   - 시·군 → 시·도 : 2015.7.15까지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 2015.7.30까지

 2. 2016 년도 사업신 청   지원 상 자  선정 안 내

  ○ 사업신청 : 시·군·구에 사업 신청(2015.12.31∼2016.1.31)

  ○ 신청자격 : 농 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의 사업시행 주요내용  시·군·구별 

상자 선정기  수



- 658 -

제 5편 . 농업경 회 생자 지원

Ⅰ. 사업개 요

 1. 목   

  ○ 건실하게 농업을 하다가 재해․가축질병 는 농산물 가격의 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 으로 경 기에 처한 농업인(농어업인 부채경감에 한 특별

조치법상의 농업인)이 경 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경 안정에 필요한 농업

경 회생자 을 지원

 2. 근 거 법 령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농수산업경 회생자 의 지원)

 3 .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단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ㅇ 농업경 회생자 (융자)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1. 사업 상 자

  ○ 업농 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하는 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업농의 1/2 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하는 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 제외 상 : 농업 동조합 상임 임직원  안정 인 직업 보유자, 비농업용 

부동산 는 골 회원권 보유자

 2. 지원 자 격   요 건

  가 . 지원 상  농업인

   ○ 건실하게 농업을 하다가 재해․가축질병 는 농산물 가격의 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 으로 경 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업농( 업농 

규모의 1/2이상) 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하는 농

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업농의 1/2 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

(농업을 하는 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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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체 인 농업인 우선지원

     * 농업경 기( 시) : <별표 1>

     * 업농 규모 기 ( 시) : <별표 2>

  나 . 지원 제 외  상

   ○ 본인과 배우자 모두「농어업경 체 육성  지원에 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본인과 배우자  한 명 이상 등록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본인 는 배우자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상에서 제외

    - 농업 동조합 상임 임․직원  안정 인 직업 보유자

     * 안정 인 직업 : 부부합산 연간 여총액이 37백만원(식당 등 자 업의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비농업용 부동산(1주택 제외 주택, 상가, 지, 잡종지) 는 골 회원권 보유자

     ․다만, 매도가 곤란하여 빈 집이나 농업용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농가

주택은 주택보유수에서 제외(단, 농가부채심사  경 평가 원회에서 인정

하는 경우에 한함)

      * 비농업용 부동산은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로 확인

 3 . 지원 상

  ○ 지원신청일 기  상환기일이 도래하 거나, 향후 3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농 은행, 농업 동조합, 산림조합 앙회  그 회원조합의 농업용 

출 의 원리 (연체 출   기한내 이자 포함 가능) 

     단, 경 평가 원회에서 신청인의 경 회생기간이 3년 이상 소요된다고 인정

하는 경우는 경 회생기간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농업용 출 의 원리  

지원 가능

   - 신청당해년도 출   지원사유 발생일 이후 신규 출 은 제외

  ○ 지원 신청일의 사업연도 1월 1일 기 , 3년 부터 신청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한 동조합의 경제사업 연체채무(사료 ․종묘․비닐․비료 등 농자재 

 농업 련 연체채무 : 기한내 이자 포함 가능, 연체이자 감면) 

   - 단, 경제사업 연체채무는 약정한도 과 액을 제외하며, 사료 는 일반업체의 

연체 (기한내 이자 포함 가능)까지 포함

  ○ 농경지, 농업용 시설 는 농작물, 가축 등의 피해복구자 (단, 행정기 이 

발 한 재해사실확인서  재해 련 보험(공제)  수령확인서 등 증빙자료 징구)

   - 보조 는 재해복구자 으로 지원(된)되는 자 과 각종 재해보험․공제  

수령액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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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지원 신청인인 연 보증인이 '01.1.8 이후 타 출 으로 변제한

(할) 농업용 자

  ○ 시설 개보수 자

  ○ 품목별 1회  운 자  단, 경 평가 원회에서 농업경 회생을 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  운 자 의 1.5배 이내에서 지원 가능

   * 부부가 공동으로 경 할 경우에는 상기 지원 상자 에 배우자분을 포함하여 지원

 4. 지원 자 의  사용 용 도

  ○ 농가부채심사  경 평가 원회(이하 “경 평가 원회”라 함)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유형별로 자 을 지원

   - 회생가능 : 농업경 회생자  지원

   - 회생불능 : 인수 희망자가 있을 경우 자  지원하여 기존 농업시설 활용

    * 다만, 순수연체이자는 출취 기 에서 동 액면제 결정

 5. 지원 형 태   사업의 무 량

  가 . 경 평가  실 시

   ○ 농 은행 앙본부, 업본부, 시․군지부  농업 동조합(일선조합)에 회생

가능 여부를 심사하기 한 경 평가 원회 설치․운

   ○ 자 지원 신청을 받은 출취 기 의 경 평가단에서 기본자격 상여부 

등을 사 평가한 후, 지원 신청 액에 따라 농 은행 앙본부, 업본부, 

시․군지부  농업 동조합(일선조합)의 경 평가단에서 정 경 평가 실시

   ○ 경 평가 결과 “정상”, “회생가능”, “회생불능”으로 유형별 구분

    - 경 회생 가능여부 정기  : 재무구조의 건 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수익성

   - 경 평가표는 농 은행의 세부시행 지침으로 정하되 농림축산식품부와 사 의

  ○ 경 평가 원회는 신청인의 자 지원 신청서류  경 평가단의 사 평가

결과와 정 경 평가결과를 기 로 지원 여부  규모를 결정

  나 . 지원 방 안

   ○ 경 평가 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자  지원

   ○ 지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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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 회생자  : 경 평가 원회에서 결정된 융자액 액을 지원하되, 융자 

90%이내, 자부담 10%이상을 부담하는 농업인 우선지원

    2) 인수자  : 인수채무를 제외한 순수 시설인수에 소요되는 자 은 자부담 

비율을 30% 이상으로 함 

   ○ 지원조건 : 연리 3%(이자는 1년후취),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동 자 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재지원 불가. 

단, 극심한 자연재해로 인해 경 평가 원회에서 지원의결을 거친 경우는 가능

   ○ 재원조달 : 농 은행 자  는 상호 융자

    - 이차보  기 리는 농 은행자 의 기 리 용 

 6 . 지원 한 도액  기   범

  ○ 지원한도 : 회생( 는 인수)에 필요한 최소자 으로서 경 평가 원회에서 

정하는 액

   - 다만,  액은 10억원(농업법인의 경우 15억원)을 과할 수 없음

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1. 사업신 청 단 계

  가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경 회생자 지원 사업시행지침 시달

  나 . 농 은 행

   ○ 농업경 회생자 지원 세부지침 시달

  다 . 농 은 행  일선조 합

   ○ 농업경 회생자 지원 신청서 수  신청자 경 평가 사 평가

  라 . 해 당 농업인

   ○ 농업경 회생자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자구계획서, 제공담보 등을 

첨부하여 출취 기 (일선조합, 농 은행 시․군지부 등)에 신청

    ※ 신청시 유의사항 : 지원제외 상 요건(‘Ⅱ.2. 지원자격  요건’ 부분 참조)에 한 

해당사항 여부를 신청인이 직  기재하고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

여야 하며, 농 은행 세부지침에서 정하는 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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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자  선정 단 계

  가 .  경 평가 원 회

   ○ 농 은행 앙본부, 업본부, 시․군지부  농업 동조합(일선조합)에 경

평가 원회를 설치․운

    - 신청규모에 따라 농 은행 앙본부, 업본부, 시․군지부  일선조합의 

경 평가 원회에서 심사

     ․ 앙본부 5억원 과, 업본부 3억원 과∼5억원 이하, 시․군지부 1억원 

과∼3억원 이하, 일선조합 1억원 이하

   ○ 구 성 : 5명 내외로 하되 농업인이 반드시 포함

    - 구성원은 농업인, 공무원, 농 은행·농업 동조합·농신보 계자 등으로 하

며 농 은행 세부시행지침으로 정하되 농림축산식품부와 사 의

   ○ 임 무 

    - 출취 기 의 경 평가단에서 사  평가한 기본자격 평가, 자구계획 평가

결과, 경 체 유형  자 지원계획 심의 확정

    - 자구계획 보완지시  이의신청에 따라 재심 등 

   ○ 농 은행 앙본부, 업본부, 시․군지부  농업 동조합(일선조합)은 장

실사  경 평가 등을 해 경 평가단을 구성․운

   ○ 경 평가 결과 “정상”, “회생가능”, “회생불능”으로 유형별 구분

    - 경 회생 가능여부 정기  : 재무구조의 건 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수익성

    - 경 평가표는 농 은행의 세부시행 지침으로 정하되 농림축산식품부와 사 의

   ○ 평가사항 : 재무구조의 건 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수익성, 자구계획의 

실성, 소요자  신청규모의 정 여부 등

   ○ 평가유형

    - 정    상 : 회생자  지원이 없어도 정상경 이 가능한 농업인

    - 회생가능 : 경 기에 처해 있으나 자 지원으로 회생이 가능한 농업인

    - 회생불능 : 지원하여도 회생이 불가능한 농업인(구조조정 상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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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세 부 계 획 수 립   시행,  자 지원  단 계

  가 . 회 생가 능  농업인

   ○ 경 회생자  지원

 □   상 : 경 평가결과 자구계획 이행과 회생자  지원 시 회생가능으로 

정된 농업인

 □ 지원 방안

  1) 신  청 : 농업경 회생자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자구계획서, 제공담보 등을 

첨부하여 출취 기 (일선조합, 농 은행 시․군지부 등)에 신청

  2) 출취 기 의 사 평가

   - 출취 기 의 경 평가단은 자구계획의 이행가능성 여부 등 신청인의 경

상태를 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신청규모별로 농 은행 앙본부, 

업본부, 시․군지부  농업 동조합(일선조합) 경 평가단에 정 경 평가 의뢰

    ․ 앙본부 5억원 과, 업본부 3억원 과∼5억원 이하, 시․군지부 1억원 

과∼3억원 이하, 일선조합 1억원 이하

   - 출취 기 은 사 평가결과 회생불능으로 정된 자에 해서는 정 경

평가 의뢰를 생략하고 신청인에게 사 평가결과를 통보

  3) 경 평가 원회의 정 경 평가결과 심의 

   - 경 평가 원회는 신청인의 자 지원 신청서류  출취 기 의 사 평가

결과와 경 평가단의 정 경 평가결과를 기 로 농업경 회생자 의 지원

여부 등을 심의

   - 경 상태  자구계획의 이행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자 지원 여부  규모를 결정

  4) 자  지원

   - 경 평가 원회는 심사결과를 출취 기 과 신청농업인에게 통지

   - 출취 기 은 경 평가 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  지원

    * 연체 농업인이라 하더라도 경 평가 원회에서 경 회생이 가능하다고 정된 

경우 연체해소 후 경 회생 자 을 지원하여 경 안정 도모

  나 . 회 생불 능  농업인 으 로 서 시설 인 수 희망 자 가  있 는  경 우

   ○ 인수  운 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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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

  ○ 경 평가 원회의 심사결과 회생불능으로 정되어 자 을 지원하여도 경

회생이 불가능한 농업경 체의 농업용 토지․건물․기자재 등을 인수할 경우 

본래의 농업용으로 정상 경 (사용)할 수 있는 농업인

  ○ 농업인 스스로 회생불능을 이유로 구조조정 차원(농업분야에서 타분야 이 )에서 

제3자에게 인도하고자 할 경우, 농업용 토지․건물․기자재 등을 농업용으로 

정상 경 (사용)이 가능하다고 경 평가 원회에서 정된 농업인 

 □ 지원 방안

  1) 신  청 : 인수 희망자는 인수  운 계획 등을 수립하여 출취 기 (조합 

등)에 제출

  2) 출취 기 의 사 평가

   - 출취 기 은 인수  운 계획 등 신청인의 경 상태를 장실사 등을 

통해 사 평가한 후 그 결과(경 평가표 등)를 첨부하여 신청규모별로 농

은행 앙본부, 업본부, 시․군지부  농업 동조합(일선조합) 경 평가

단에 정 경 평가 의뢰

    ․ 앙본부 5억원 과, 업본부 3억원 과∼5억원 이하, 시․군지부 1억원 

과∼3억원 이하, 일선조합 1억원 이하

  3) 경 평가 원회의 정 경 평가결과 심의

   - 신청인의 자 지원 신청서류  출취 기 의 사 평가결과와 경 상태, 

인수  운 계획 등을 정  경 평가하여 인수자  등의 지원여부 등을 심의

  4) 자  지원

   - 경 평가 원회는 심사결과를 출취 기 과 신청농업인에게 통지

   - 출취 기 은 경 평가 원회의 결정에 따라 인수  운 자  지원

  5) 정책사업 상자 변경 승인 

   - 출취 기 은 사업주 기 (시·군 등)에 요청하여 보조  정책자  융

자  승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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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신 보� 손 보   정 책자  출 업무  련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  신용보증서로 동 자 을 지원받을시 보증

비율은 85%임(부분보증제)

 ․동 자 은 농림수산정책자  손보 기 의 보 상(90% 보 )임

   - 단, 손보 상 담보 출 한도는 출취 시 의 손보 상 담보

출 잔액을 합산하여 동일인당 5억원으로 한다. 다만, 담보 출 잔액 

합산기 은 2014년 1월 1일부터 취 한 신규 출( 환포함)로 한다.

 ․동  자 은  농림수 산정 책자  출 업무 규 정  제 6조 (신 용 출 )에  의 한 

신 용 출한도(3,000만원)의 용을 배제함

   - 단, 기 지원받은 신용 출 의 환 출에 한정함

 4. 이 행 검단 계

  가 . 사후 리

  농 은 행· 일선조 합

  ○ 출취 기 에서는 년 말 출잔액 5천만원 이상 농업인에 하여 연 1회 

이상 자구계획, 인수ㆍ운 계획 등 이행상황 검

   - 지원결정된 자 에 하여 지 실태 검(모니터링)

   - 필요시「농업경 체 컨설  지원사업」,「농업 융 컨설 」등 과 연계 컨설  

실시

   - 사후 리 상농가에 향후 상환해야 할 출원리 의 상환스  자료를 

제공하는 간이컨설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주 )와 농 은행 합동으로 일선조합 등에 해 반기별 1회 

이상 지방문 검

  나 . 제 재

  농 은 행· 일선조 합

  ○ 검결과 자구계획, 인수  운 계획 등을 불이행하는 농업인에 하여는 

자 지원을 단하고 기 지원된 자 도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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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결과 비농업용 자산이 있을 시는 자산매각 등을 통한 부채정리 의무 부과

   - 단, 비농업용 부동산은 '07.7.1 이후, 골 회원권은 '08.12.1 이후 신규 출

농가에 한함

  ○ 계기 에 허 자료를 제출하여 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등 농림축산

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부당사용사유가 확인된 때에는 

동 규정에 따라 출  회수 등 조치

 5. 성 과 측 정 단 계

  ○ 농 은행 자료를 통해 실  등 확인을 거쳐 성과지표를 측정(익년도 1월)

  ○ 농업인 등을 상으로 PCRM 등을 이용하여 만족도 등 설문조사(12월 )

 6 . 사업평가   환 류 단 계  

  ○ 농 은행은 매분기말 기 으로 지원 실   황을 분석하여 농림축산

식품부에 보고

  ○ 지원실 · 황 분석  지 검 결과 등을 검토, 시행지침 개정 등 제도 

개선 검토

Ⅳ. 2016 년도 사업신 청  수 요 조 사  기타 사항

  ○ 해당 없음

 



������

Ⅱ. 기술 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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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  농림축산식품연 구 개 발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내역사업별로 아래에 기재된 농림축산식품부 담당과입니다.

담 당기 담 당과 내 역 사업 담 당자 화 번 호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농생명, 첨단, 수출, 

기술, 연구센터, 가축, 
다부처 유 체 

과  장 김원일

연구  안형근

044-201-2451

044-201-2457

식품산업정책과 고부가가치식품
과  장 배호열

사무  차희수

044-201-2111

044-201-2119

종자생명산업과
Golden seed 

로젝트

과  장 홍성진

사무  하성태

044-201-2471

044-201-2481

농림수산식품
기술기획평가원

사업 리본부

농생명, 첨단, 수출, 
기술, 연구센터, 가축, 

다부처유 체, 
고부가가치식품

본부장 유이

실  장 신완식

031-420-6750

031-420-6761

GSP 
운 지원센터

Golden seed 
로젝트

센터장 배인태

실  장 한

031-420-6870

031-420-6881

Ⅰ. 사업개 요

 1. 목

  ○ 농생명산업기술개발 : 동식물, 미생물 등 생명자원의 생산․응용․유지 리에 

한 연구개발을 통해 차세  핵심산업인 ‘생명산업’ 육성에 기여

  ○ 첨단생산기술개발 : 농업인구의 감소  고령화, 농업경 비 상승 압력 증  

등의 불리여건을 최소화하기 한 환경친화형․생산비 감 가능한 첨단생산

기술 개발

  ○ 수출 략기술개발 : 수출 유망 품목의 유통, 마 , 홍보 등을 한 민간 

주도의 연구 지원을 통한 농산품 수출 확  진

  ○ 기술사업화지원 : 농림축산식품분야 신성장동력 창출을 하여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의 사업화연구(R&BD)를 지원

  ○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지원 : 첨단 융합형 R&D 장기 지원으로 농업 분야 

산업을 견인할 핵심기술 확보  우수 연구집단 육성

  ○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 농산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 도모, 식품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해 식품산업 핵심응용기술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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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2년까 지 2013 년 2014년 2015년 2016 년이 후

합  계 1,117,655 145,679 160,471 169,277

출  연 1,117,655 145,679 160,471 169,277

ㅇ농생명산업기술개발 919,650 44,282 46,732 47,450

 - 출  연 919,650 44,282 46,732 47,450

ㅇ첨단생산기술개발 37,671 18,750 20,978 22,529

 - 출  연 37,671 18,750 20,978 22,529

ㅇ수출 략기술개발 36,470 16,026 16,026 17,151

 - 출  연 36,470 16,026 16,026 17,151

ㅇ기술사업화지원 40,000 7,200 5,760 6,960

 - 출  연 40,000 7,200 5,760 6,960

ㅇ농림축산식품 연구센터 6,000 3,000 5,000 5,900

 - 출  연 6,000 3,000 5,000 5,900

ㅇ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72,059 31,327 37,633 38,250

 - 출  연 72,059 31,327 37,633 38,250

ㅇ가축질병 응기술개발 4,000 4,000 3,748 5,798

 - 출  연 4,000 4,000 3,748 5,798

ㅇGolden seed 로젝트 1,805 21,094 22,094 22,739 148,733

 - 출  연 1,805 21,094 22,094 22,739 148,733

ㅇ포스트게놈다부처유 체 - - 2,500 2,500 33,288

 - 출  연 - - 2,500 2,500 33,288

  ○ 가축질병 응기술개발 : 구제역, 조류인 루엔자 등 국가 재난형 가축질병에 

효과 으로 응하기 해 방, 검역, 진단, 방역, 확산방지  사후 리 등 

주기  기술개발  동물용의약품 개발 지원

  ○ Golden seed 로젝트 : 로벌 종자시장의 선 을 통한 로벌 종자강국 

실   민간 종자산업기반 구축을 한 국가 략형 수출․수입 체 종자 개발

  ○ 포스트게놈다부처유 체 : 다부체 R&D 사업을 통한 농생명 미생물 유 체 

연구의 주기  역량강화  산업화 지원

 2. 근 거 법 령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6조 제1항

  ○ 농어업․농어   식품산업 기본법 제36조 제1항

 3 .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단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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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1. 사업 상 자

  ○ 농업경 체, 농산업체, 학, 연구․지도기 , 농민(단체)등

   - 소기업의 경우, 소기업  소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로서 기술개발 

능력(연구인력  시설 등)을 보유한 기업 는 창업자

    * 농산업체, 학, 연구기  등 단독참여 가능

 2. 지원 자 격   요 건

  ○ 농어업․농어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농업 련 연구기  는 단체

  ○ 국․공립 연구기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지방 농업 련 연구기  포함)

  ○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산업 학․ 문 학  기술 학

  ○ 특정연구기 육성법에 의한 연구기

  ○ 정부출연기  등의 설립․운   육성에 한 법률의 용을 받는 연구기

  ○ 기술개발 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 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소기업

  ○ 민법 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 리법인 연구기

이나 단체 는 법인으로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

 3 . 지원 상  분 야

  ○ 농생명산업기술개발 : 기후변화 응, 녹색기술, 생명자원활용, 향토자원 고부가가

치기술, 민간연구지원조직 육성, 장우수기술발굴, 기 연구성과후속지원 등

  ○ 첨단생산기술개발 : 식물생산시스템 구축, 바이오매스활용시스템, 첨단기자재 

생산, ICT 융복합시스템 등

  ○ 수출 략기술개발 : 수출 략형 상품개발기술, 제품규격화 기술, 수출지원 

유통․검역기술 등

  ○ 기술사업화지원 : 장 연계 고부가가치 제품 사업화 지원, 핵심기술․역량을 

보유한 신연구기  지원 등 

  ○ 농림축산식품 연구센터 지원 : 첨단 융합형 R&D 장기 지원으로 농업분야 

산업을 견인할 핵심기술 확보  우수 연구집단 육성

  ○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 기능성강화 식품, 통웰빙식품, 식품안 ․품질

리, 식품핵심소재, 식품 기자재 고 실용화  탄소․신가공 기술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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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lden seed 로젝트 : 20개 우선지원 품목에 한 강 기술 기반의 수출 

 수입 체 략 종자개발, 해외 종자수출을 한 주기  R&BD 지원

  ○ 가축질병 응기술개발 : 진단․ 방기술 개발, 검역․방역기술 개발, 확산방지 

 사후 리, 동물의약품 개발 등

  ○ 포스트게놈 다부처유 체 : 조기성과 창출형 미생물 유 체 핵심 략 연구, 

목 지향  유 체 연구역량 강화사업, 부처공동 Host-microbe 사업

 4. 지원 자 의  사용 용 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리 등에 한 규정( 통령령)에 의한 연구개발비

   - 연구인력 인건비, 연구수행 직․간 비, 탁연구개발비 등

 5. 지원 형 태   사업 의 무 량

  ○ 재원 : 농어 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  : 기술성, 산업화 가능성, 연구 의 연구수행능력 등

  ○ 참여기업 부담률(Matching Fund)

   - 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50%이상 / 견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40%이상 / 소

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25%이상 부담 / 소기업규모의 농조합법인·농업

회사법인 : 총 연구개발비의 20%이상 부담

 6 . 지원 한 도액  기   범

  ○ 과제 당 10억원 이내(당해년도 정부출연  기 )

    * 과제의 특성과 분야에 따라 과가능

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1. 사업신 청 단 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계획 공고 : 2015년 1월부터 수시

   - 일간지  농업 련 문지,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 

정보서비스,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공고문 게시

   - 신청양식은 농림축산식품부(mafra.go.kr),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

서비스(fris.go.kr),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ipet.re.kr) 홈페이지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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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 산식품기술 기획 평가 원

  ○ 연구개발계획서 수 : 수시

   - 주 연구기 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인터넷(www.fris.go.kr) 수

 ��� ���� �	
�

농림수 산식품기술 기획 평가 원

  ○ 선정기

   - 연구개발수행의 필요성  시의성

   - 연구개발목표의 명확성, 정성  실  가능성

   - 연구책임자 연구 의 우수성, 연구개발비 규모, 연구기   연구수행방법의 정성

   - 기술의 산업화․실용화 가능성

   - 기술 , 경제 , 사회  기 효과 등이 우수한 과제

  ○ 우선순

   - 정책 안, 장애로 해결 등에 직 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과제

   - 실용화, 산업화가 가능하여 농 장에 효과가 클 것으로 상되는 과제

  ○ 과제 선정평가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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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과제 최종 선정 : 수시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과제 선정결과  연구계획서 수정․보완요구사항 통지

     * 농림축산식품부장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주 연구기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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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세 부 계 획 수 립   시행 단 계

주 연 구 기

  ○ 연구 약서 제출 : 수시

   - 주 연구기 은 연구과제 선정과정에서 제기된 요구사항을 수정․보완한 연구

개발계획서와 약서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제출

농림수 산식품기술 기획 평가 원

  ○ 연구 약 체결 : 수시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주 연구기 에서 제출한 약서(수정․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 포함)를 검토한 후 주 연구기 과 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4. 자 배 정 단 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연구개발 출연 을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배정

농림수 산식품기술 기획 평가 원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연구 약서와 연구개발비 청구에 의거하여 

주 연구기 에 자 을 지

 5. 이 행 검단 계

  ○ 사업에 한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담당  사업 검 실시

   - 검 상 : 연구과제의 주 연구기   주 연구책임자, 기술실용화기업 등

   - 검시기 : 연구수행 기간 

   - 검사항 : 연구수행 실   계획, 산업화노력, 기업재무, 애로사항 등

   - 검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담당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공동

으로 연구  사업화 장을 방문하여 면담  실사

 6 . 사후 리 단 계

주 연 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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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연구기 은 연차종료 2개월 , 연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결과․연구

성과 등을 종합하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보고

  ○ 주 연구기 은 당해연도 연구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세부 는 동, 탁연구

과제의 연구개발비 집행실 을 종합하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연구

개발비 사용실 보고서’를 제출

농림수 산식품기술 기획 평가 원

  ○ 간․최종평가 실시

   - 평가시기 : ( 간평가)당해 연도 약종료 , (최종평가) 약종료 1개월 후

   - 평가사항 : 연간 연구수행 황  연구수행 결과 등

   - 평가 결과에 따라 하  4.5～15%의 과제에 해 과제 단 등의 조치 시행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연구개발비의 합리 인 집행을 해 주기 인 

검을 실시하고, 당해연도 연구종료 후 주 연구기 에서 제출한 ‘연구개

발비 사용실 보고서’를 검토․확인하여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제 재   처 벌 내 용 》

  ○ 연구종료 후 사용잔액, 연구개발비 사용실  검토(정산)결과 부당집행분이 있을 

경우 주 연구기 으로부터 정부출연  지분에 해당하는 액(집행잔액) 회수

  ○ 연구책임자, 연구기 , 참여기업 는 실시기업에 하여 다음 각 호의 기

(요약)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

   -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평가에 따라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 1～3년

   - 정당한 차 없이 연구내용을 국내외에 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2～5년

   -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 한 경우 : 2년

   -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 3～5년

   -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성과를 연구책임자나 연구원 명의로 등록․출원하는 경우 : 1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 3년 이내

   - 그 밖에 사업 련 규정 는 약을 반한 경우 : 2년 이내

    *  사항  둘 이상을 반한 경우에는 최  5년까지 사업참여 제한기간을 합산

    * 반사항에 따라 정부출연  액 이내 액 환수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액은 용도 외 

사용 액에 100% 이하의 부과율을 곱한 액(제재부가 ) 추가 징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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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사업평가   환 류 단 계

 《연 구 성 과 활 용 실  사후 추 평가 》

주 연 구 기

  ○ 주 연구기 은 연구 종료년도의 다음해부터 향후 5년까지 매년 1월에 ‘연구

성과활용결과보고서’ 제출

농림수 산식품기술 기획 평가 원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주 연구기 의 제출한 ‘연구개발결과활용보고서’

를 토 로 매년 각 과제별 연구성과를 조사․분석

  ○ 매년 농식품 연구개발사업 운 규정 평가항목  기 을 참고하여 추 평가

   - 평가 상 : 연구종료 후 5년 이내의 과제  연구종료 후 3년 경과 과제

   - 평가사항 : 연구성과 도출  산업화 실 , 농림업 연계효과 등

   - 평가방법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평가 원회 개최를 통한 문가 평가

   - 평가결과 활용 : 매우우수(미흡) 연구자에 해서는 신규과제 선정시 

     가(감)  등 부여

 《사업( R & D 로 그 램 )  성 과 평가 》

 미래 창 조 과 학 부

  ○ 매년 4월부터 6월까지 농식품부에서 자체평가가 완료된 국가 R&D 사업에 

한 상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년도 사업 산 심의조정

 농림축산식품부

  ○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미래창조과학부의 자체평가 지침에 따라 평가 상 

내역사업(3년 주기)에 한 자체평가 실시 후 미래창조과학부에 통지

 《환 류 》

  ○ 매년 실시되는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의 평가결과를 차년도 산

의 편성  조정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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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016 년도 사업신 청  수 요 조 사  기타 사항

 1. 2016 년도 기술 수 요 조 사

  ○ 조사목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정부지정과제 발굴을 한 수요 조사

  ○ 조사시기 : 2015년 연

  ○ 조사기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업기획실

  ○ 조사 상 : 농림축산식품분야 산․학․연 문가  련기  소속 연구자와 

농식품부 정책 부서  산하기  등

  ○ 조사방법 : 수요조사 사이트에 속하여 작성․ 수(www.fris.go.kr)

  ○ 결과활용 : 수된 수요조사내용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 분석하여 

신규 기획과제 발굴을 한 자료로 활용

장수요조사

( 장수요자 상)

(’15.5.～10.)

정책 

기술수요조사

(농식품부 

련부서 상)

(’15.8.～10.)

후보 과제

도출  과제별 

기획

(‘15.11.～12.)

지정공모과제 

확정  

사업공고

(’16.1.)

기술수요조사 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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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6 년도 사업신 청   지원 상 자  선정 안 내

    ○ 선정평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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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2년까 지 2013 년 2014년 2015년 2016 년이 후

합  계 9 6 6 , 7 8 8 64,684 67,523 74,326 222,978

국  고 48 3 , 444 32,687 34,164 37,608 112,824

지방비 48 3 , 3 44 31,997 33,359 36,718 110,154

40 신 기술 보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농 진흥청 기술보 과입니다.

담 당기 담 당과 담 당자 화 번 호

농 진흥청 기술보 과
지도  지용주

지도사 안정구

063-238-0971

063-238-0973

Ⅰ. 사업개 요

 1. 목

  ○ 시험연구결과 개발된 신기술에 한 농가 실증시범사업비 지원으로 새로운 

농사기술의 신속한 확산

  ○ 신기술 실증시범 사업장을 인근농가에 새기술 장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농가 

기술 수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증진

 2. 근 거 법 령

  ○ 농 진흥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3 .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단  : 백만원)

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1. 사업 상 자

  ○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기술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범사업 포장을 

주변농가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는 단지, 생산자단체, 연구회 등 

   - 농업인의 찰이 용이하여 시범효과가 큰 지역의 단지  마을 등

   - 시범효과를 높일 수 있는 농 지도자, 농업경 인, 4-H회원, 한국농수산 학 

졸업생, 강소농 농업인, 기타 품목별 업농가 등으로 이루어진 생산자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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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기술센터에서 보 하는 새로운 기술을 사업포장에 실천하기 곤란하거나 시범사업 포장

을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을 동의하지 않는 농업인 등은 사업 상자에서 제외

 2. 지원 자 격   요 건

  ○ 해당 사업 작목 주산단지 지역의 사업 상작목 농업인단체, 단지, 마을 등

   -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찰할 수 있는 지역의 단지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기 되는 생산자단체, 마을 등

   - 개발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하여 단지 는 품목별 조직체 심으로 지원

    * 본 사업은 신기술을 농가에 신속하게 확산 보 하기 하여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15년 농 지도사업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시군농업기술

센터 등)로 선정요건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신기술을 농가에 신속하게 확산 보 하기 하여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농

조합법인을 상자로 선정할 경우 공통 용사항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 

제91조, 별표5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사후 리기 을 용하지 않음

 3 . 지원 상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  장비, 기자재 등

   * 구체 인 지원내용은 ‘15년 농 지도사업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사업 종류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4. 지원 자 의  사용 용 도

  ○ 시범요인 투입에 필요한 시설  장비, 농자재 구입비 등

   * 구체 인 사용용도는 ‘15년 농 지도사업 기본계획’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시군농업기술

센터 등)에서 사업 종류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5. 지원 형 태   사업 의 무 량

  ○ 사업비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규모(국비) : 10백만원～200백만원(세부사업별로 지원 액의 차이가 있으

므로 자세한 사항은 ‘15년 농 지도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 참조)

   * 본 사업은 농 진흥청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농가에 신속하게 보 하기 해 실시

하는 시범사업으로 사업 상 농가의 자부담 은 없음

 6 . 지원 한 도액  기   범

  ○ 지원규모 : 세부사업별로 지원 액이 다름(자세한 사항은 ‘15년 농 지도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 참조)

   * 세부사업내역은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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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1. 사업신 청 단 계

  ○ 농 진흥청에서 2015 농 지도 국고보조사업시행지침 시달( 년도 12월)

  ○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지자체)는 기본계획에 의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군보, 홈페이지 등에 사업 상자 신청 공고(2015년 1월 )

   - 주요 공고내용 : 사업목 , 신청자격, 신청기간, 수장소, 선정 차 등

   - 신청서 양식 : 사업신청서는 해당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비치

  ○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사업신청서 등을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제출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요구하는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신청서에는 일반 황(사업 상 품목의 생산 황, 농규모, 사업 여건)포함

추 진 방 향  통 지 → 세 부 계 획  홍 보 → 사업신 청

농 진 흥 청 ( 12월 )
지방 농 진 흥 기

( 1월 )

농업인 단 체  등

( 1~ 2월 )

    * 신청기  등 세부 인 사항은 시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 참조

 2. 사업자  선정 단 계

  ○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주 으로 심사를 하되, 사업 상자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 성, 문성 확보를 하여 장 실사  내․외부 

문가로 구성된 농업산학 동심의회 등의 평가에 의하여 사업 상자 선발

   - 사업 상자 선정기 표에 의거 장평가 실시

   - 농업산학 동심의회에서 장평가 결과  사업신청서 등을 평가

    * 사업특성상 산학 동심의회를 거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단에 따라 선정할 수 있으나 그 결과를 추후 산학 동심의회에 보고

  ○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는 선정 심사기 에 의거 심사한 결과를 

산학 동심의회 등에 상정하여 사업 상자 최종 확정

  ○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당해연도 3월 이 에 사업 상 농업인  생산자 단체를 

확정하여 도농업기술원장에게 제출, 각도농업기술원장은 타당성 검토 후 농 진흥

청장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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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상 자  

장 평가
→

우 선 상 자  

추 천
→

산학 동 심 의

회  심 의   

선정 결 과  

통 지

→

 사업 상 자  

선정 황  

제 출

지방 농

진 흥 기

지방 농

진 흥 기

지방 농

진 흥 기

지방 농

진 흥 기 ( 3 월 )

 3 . 세 부 계 획 수 립   시행 단 계

  ○ 도농업기술원장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 상자 선정결과를 사업

상 농업인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통지

  ○ 사업 상 농가는 통지일로부터 지정한 기일까지 사업시행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제출

  ○ 도농업기술원장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시행계획서 승인 후, 

사업 상자가 농상황 등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 상자의 사업계획 변경 요청을 검토하여 자율 으로 변경․승인하고, 

시․군간 조정이 필요하거나 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농업기술원장이 

변경 승인하고 농 진흥청장에게 보고

    * 세부추진계획과 지원 산 범  안에서 사업을 시행·추진

  ○ 지원 상 사업자는 사업 신청서와 최종 확정 지원액 등을 근거로 당해연도 

사업 추진계획을 보완․시행

  ○ 본 사업은 농 진흥법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에 의거 사업을 시행한다.

    * 사업신청, 상자선정, 사업추진을 “2015년 농 지도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선정 결 과  

통 지
→

사업 

시행계 획  

수 립   제 출

→
보 조  교 부  

결 정   통 지
→ 사업시행

지방 농

진 흥 기

농업인 단 체  

등

지방 농

진 흥 기

농업인 단 체  

등

 4. 자 배 정 단 계

  ○ 사업 시행자는(농업인 등)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보조  리조례 

등의 차에 의거 도농업기술원장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사업비 

교부요청서  지출 요청서 제출

  ○ 도농업기술원장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 상자의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보조 의 산  리에 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  리조례 

등의 차에 의거 국고보조  집행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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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 행 검단 계

  ○ 도농업기술원장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 상자가 사업을 성공 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상농가 교육  지 기술지원을 실시

  ○ 사업 추진성과를 주변 농가에 확산하기 하여 사업평가회, 홍보 등을 실시

  ○ 도농업기술원장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목 에 따른 자 집행 

정여부, 약 등 수사항 등 수행여부를 확인

 6 . 사후 리 단 계

  ○ 도농업기술원장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보조 의 산  리에 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리규정에 의거 처리

   ① 사업자 을 목  외로 사용한 때

   ② 허 자료를 제출하여 사업자 을 지원 받았을 때

   ③ 련법령을 반한 때 등

  ○ 보조 으로 취득한 요재산 리는 보조  산  리에 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  리조례에 의거 처분제한 등 사후 리 실시

  ○ 앙단  사업 검 의무화(연3회 이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행  검실시

 《제 재   처 벌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보조  

회수, 향후 지원제한 등 조치

 7 . 사업평가   환 류 단 계

 《사업평가 》

  가. 원  칙

  ○ 세부사업별 시범사업 농가를 상으로 년도 사업실 을 평가하여 우수 사업에 한 

산 확  편성 등 지원 확   부진사업에 한 산 삭감 등 패 티 부과 등을 

통해 세부사업간 경쟁 진  사업성과 극 화 도모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 기  : 농 진흥청 세부사업별 담당부서(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

기술센터 조)

  ○ 평가기간 : 11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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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 상 : 1년 이상 추진된 세부사업과제를 상으로 평가

  ○ 평가기  : 별도의 평가기 을 마련 시행

 《환 류 》

    ○ 농 진흥청 사업 담당부서의 자체 평가에 의하여 세부사업별 성과 달성치가 

낮게 나타나는 사업은 산 삭감  사업 폐지 등 구조조정 실시

Ⅳ. 2016 년도 사업신 청  수 요 조 사  기타 사항

 1. 2016 년도 사업수 요 조 사

  ○ 신기술보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상자는 거주지역 농업기술센터에 구체 인 

사업추진계획을 문의하시기 바람

   * 문의시기  신청방법 : 1～2월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별로 사업 상자 

신청 수시기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연  문의 바람)

 2. 2016 년도 사업신 청   지원 상 자  선정 안 내

  ○ 사업신청  지원 상자 선정방법은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거주지역 농업기술센터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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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15년도 신 기술 보  시범 사업 황

(단  : 개소, 백만원)

구 분 세 부 사 업 별 사업량 지원단가

계 839 10～400

고품질 

안 기술

소  계 202

- 농산물 품질고 화 기술 66 50～200

- 안  농축산물 생산기술 98 30～300

- 친환경 기술 38 30～100

비용 감

기술

소  계 185 20～200

- 생산비 감기술 80 20～200

- 생산량 증 기술 45 30～80

- 질병, 병해충 감소 기술 60 20～150

미래 

성장기술

소  계 197 20～300

- ICT 활용기술 69 25～100

- 토양․수질 개선 기술 2 100

- 도시농업 기술 10 50

- 신소득원 확 기술 116 20～300

FTA 

응 기술

소  계 161 20～200

- 수출품목 양성기술 13 50～200

- 자 률 제고기술 103 50～160

- 로열티 감 기술 45 20～200

지역 략작목종합기술 94 40～400





������

Ⅲ. 인 력육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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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농업경 컨 설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농림축산식품부 경 인력과입니다.

담 당기 담 당과 담 당자 화 번 호

농림축산식품부 경 인력과
과  장 김연백

사무  조은지

044-201-1531

044-201-1537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평가인증

  장 장철이

과  장 조민욱

031-460-8960

031-460-8962

시‧도 농업담당부서(농업정책과, 농업유통과 등)

시‧군 농업담당부서(농정과, 농산과 등)

Ⅰ. 사업개 요

 1. 목   

  ○ 역량진단에 기반한 맞춤형 경 컨설  지원을 통해 농업경 체의 경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성장  수익창출을 유도하여 농업투자의 효율성 제고

   - 민간 문가(농업경 컨설  인증업체)로부터 경 ․기술 컨설 을 받는 경우 

컨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문농업경 체 육성

 2. 근 거 법 령

  ○ 농어업‧농어   식품산업기본법 제39조

  ○ 농어업경 체 육성  지원에 한 법률 제11조, 제20조, 제22조, 제26조

 3 .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단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 지 2012년 2013 년 2014년 2015년 2016 년이 후

합  계 9 2, 6 02 5,200 5,200 5,200 5,200 5,200

국  고 3 9 , 48 2 1,560 1,560 1,560 1,560 1,560

지방비 18 , 3 53 1,040 1,040 1,040 1,040 1,040

자부담 3 5, 009 2,600 2,600 2,600 2,600 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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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우 선선정 기

법인

1. 모태펀드 투자 법인

2. 농공상 융합형 인증 소기업 

3. 농어  사회공헌 인증기업

4. 1차 농업경 컨설  성과진단 우수 법인경 체

법인, 1. 여성CEO 경

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1. 사업 상 자

  ○ 후계농업경 인, 귀농인, 농업법인( 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 체*

      * 공동마 조직, 산지유통 문조직, RPC, 시군유통회사, 조합공동사업법인(작목반 

등의 경우에도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 사업신청 가능), 연합사업단 등 다수의 

농업경 체  농업 동조합 등으로 구성․운 되는 경 체

 2. 지원 자 격   요 건

 가 . 지원 자 격

  ○ 후계농업경 인, 귀농인

  ○ (농업법인 등) 최근 2년 이상의 회계장부 기록실 (결산서로 체 가능)이 

있고 상시근로자 3인 이상(상근 출자자 포함)의 법인

  ○ 다만,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상자에서 제외함

   - 농업경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 체

   - 해당연도 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 이거나 농 진흥청 컨설 사업  

강소농 지원 경 체

   - 농업법인  농 행 는 농기계작업 행 법인

   - 기타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

     ① 세 을 체납 인 법인

        * 다만, 세 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 을 납부하고 있는 법인은 상에 포함

     ② 기타 허  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을 신청하거나 보조 을 원래 

목 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법인

     ③ 임직원의 자 횡령 등 사회  물의를 일으킨 법인

     ④ 휴·폐업 인 법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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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우 선선정 기

농업인 

공통

2. GAP 인증 보유

3. 지 재산권 등 특허 출원

4. ISO, KS, JIS, UL, CE 등 국내외 규격  Q마크 등 품질인증 보유

5. 친환경농산물인증, 가공식품산업표 KS인증, HACCP, 통식품품질인증, 

유기가공식품인증, 우수식품인증기 지정, 술품질인증 보유

지원 분 야 세 부 지원 분 야 컨설  주요내용

Ⅰ. 

경

역 량강 화  

컨 설

① 경 개선

· 생산성향상, 품질개선, 원가 감, 공정개선, 인사/노무/

조직운 , 장기 략수립, 농가조직화, 재무/회계 리, 

매 리, 사양 리, 사료 여 리, 온 장 리

② 랜드 개발, 

   마   홍보

· 랜드/상품개발, 홍보 략, 포장지 개발, CIㆍ로고 개발, 

마 략, 온라인 매 략, 로모션, 시장조사

③ 정보화 · 홈페이지개발, B2B/B2C, ERP, SCM, MIS, M2M 등 

④ 시설설비  운 리
· 시설설계, 시설구축계획, 시설교체  자동화계획, 

시설 화, 운 로세스 개선

⑤ 6차 산업화
· 농 사업계획, 농 테마  로그램개발, 서비스

상품(직거래, 체험ㆍ교육 로그램) 개발, 가공기반구축

⑥ 로컬푸드 · 꾸러미, 계약재배, 학교 식 운

Ⅱ. 

외 신

역 량강 화  

컨 설

⑦ 기술개발 · 신기술개발, R&D

⑧ 수출역량강화
· 해외마 , 온라인수출지원, 국외규격인증, 해외출원, 통역

ㆍ번역 지원, 로벌 략

⑨ 가업승계 · 가업승계계획

⑩ 사업 환 · 사업 환계획, M&A

⑪ 지 재산권 등록 · 특허출원, 국내규격인증

⑫ 투자유치 · 투자보증, 투자유치

 3 . 지원 상

  ○ 농업경 컨설  비용의 일부 지원(50%)

 4. 지원 자 의  사용 용 도

  ○ 농업경 컨설  자문비(시설‧장비 구입자 , 운 자 으로 사용 불가)

  * 타 지원사업 신청을 한 사업계획서 작성은 컨설  지원 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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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업추 진 차  체 계  

  ○ 사업추진체계

����
  8. 법인경 체   

    선정평가계획
    수립  보고

�
 5. 자체 사업계획 수립   
 
 11. 사업자 선정결과 보고

제출

 �·� �	
��
(���)

 9. 법인경 체 
   선정평가 
    법인경 체  
 
   사 역량진단
17. 수행계획서 
   심사·통보
    (Agrix입력)
24. 법인경 체 
    사후역량진단

 10. 법인경 체 선정평가 
     결과통보

�

�
 7. 사업자(법인경 체) 
    평가의뢰

 12. 사업자 선정 
�

   결과(법인)
   통지

�  4. 신청 수 결과보고 

 �··�

  3. 신청 수(Agrix입력)  
  6. 사업자(후계농, 
     귀농인) 선정
 13. 선정 경 체 
    교육․워크
 16. 수행계획서 검토 
      평가 검단 
     달
 21. 간 검(Agrix입력)
 23. 완료 검(Agrix입력)
 25. 정산  지   
     사업비 정산

�

 15.수행계획서 
    제출
   (Agrix등록)
 19. 약체결
 20. 간보고서 
    제출
 22.완료보고서 
    제출

�� 2. 사업신청
 

����� 14. 수행계획서 작성 �����
18. 계약 체결

 1. 자가역량진단(법인)  

  ○ 주요추진일정 : ① 농식품부 : 사업량 배정 → ② 시군구 : 사업신청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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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까지) → ③ 시군구 : 사업신청결과 시도 제출(1.23까지) 

→ ④ 시도 : 사업계획 제출(농식품부)  법인경 체 평가

의뢰(농정원)(1.26) → ⑤ 농정원 : 법인경 체 평가  

선정결과 시도 통보(2.17까지) / 시군구 : 사업자(후계농, 귀농인) 

선정  선정결과 시도 보고(2.17까지) → ⑥ 농정원 : 법인

경 체 사 역량진단(3.27까지) → ⑦ 시군구 : 간 검  

완료 검 → ⑧ 농정원 : 법인경 체 사후역량진단(12.15)

6 . 지원 형 태   사업 의 무 량

  ○ 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총사업비 한도를 과한 계약의 경우 국고보조 한도액까지만 지원하며, 

과부담에 하여는 지방비  자부담을 투입하여 사업추진 가능

    - 지방비는 시도지사가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군의 자체 산 편성

계획에 따라 지방비와 자부담의 비율을 달리 용하여 추진 가능

  ○ 사업기간은 경 체당 최  3개년 지원 가능

 7 . 지원 한 도액  기   범

  ○ 법인 : 총사업비 5,000만원(국고보조 한도 1,500만원) 이내

   - 기 농업경 체 : 최  2,000만원(국고보조 한도 600)

   - 문농업경 체 : 최  3,000만원(국고보조 한도 900)

   - 신농업경 체 : 최  5,000만원(국고보조 한도 1,500)

      * 법인 유형 구분은 컨설  사  역량진단 결과에 근거함

  ○ 후계농업경 인 는 귀농인 : 총사업비 1,000만원(국고보조 한도 300) 이내

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1. 사업신 청 단 계

  

사업지침 시달  

인 증 업체  공 고
⇒

사업홍 보

⇒

사업신 청

⇒

신 청 서 

수

농식품부 ( 12월 )
지자 체 ,  

농정 원 ( 12월 )
농업경 체(1월) 지자체(1월)

  《농업경 체》

  ○ 농업경 체(이하 경 체)  법인경 체는 맞춤형 컨설 지원을 해 사업신청 시 

반드시 사  자가 역량진단 실시

  ○ 다음의 사업신청기간 동안 농업경 컨설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련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  수 처 : 시‧군‧구 사업담당 부서(농정과, 농산과, 산업과 등)

   - 수기간 : ‘14. 12. 15(월) ～ ‘15. 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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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비서류 : 시․군․구 사무소에 비치(농림축산식품부  농정원 홈페이지 게재)

     ① 농업경 컨설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농업경 체 윤리강령 서약서(별지 제2호 1 서식)

     �� 농업경 컨설  지원사업 운 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 농업경 체 등록확인서

     �� 후계농업경 인  귀농인의 경우 경 교육 는 직무교육 이수 확인서

     ⑥ 최근 2년 이상 작성된 경 장부 는 회계장부 사본( 차 조표, 손익계산서 등)

      * 후계농업경 인 는 귀농인  회계장부 기록실 이 없는 경우, 컨설  지원 시 

‘농가경 장부’를 작성하고 컨설  수진 후 반드시 실  제출 

     ⑦ 국내ㆍ외 규격 인증  표창, 약서 등 련서류 사본(해당하는 경우)

     ⑧ 년도 농업경 컨설  결과보고서 사본(해당하는 경우)  

     ⑨ 자가 역량진단결과(법인경 체 해당) 

     ��  신규(1년차) 신청 경 체의 경우 ‘농업경 컨설  바로알기’ 온라인 교육과정 수료증 제출

      * 농업인력포털(www.agriedu.net) : ‘농업경 컨설  바로알기‘로 교육과정명 검색

 2. 사업자  선정 단 계

 

법 인 경 체  

심 사  

선정
⇒

후 계 농,  귀 농인  

심 사  선정 ⇒

선정  법 인

역 량진 단  

실 시
⇒

사업 상 자  

통 지

농정 원 ( 2월 ) 지자 체 ( 2월 ) 농정 원 ( 3 월 ) 지자 체 ( 3 월 )

  《농업경 체》

  ○ 법인경 체의 경우 맞춤형 컨설 지원을 해 반드시 농정원의 신역량 

사 진단에 극 조하여야 함(의무사항) 

 3 . 세 부 계 획  수 립   시행 단 계

  ( 1)  컨설  수행계획서 제출  심사

  《농업경 체》  

  ○ 농정원 솔루션 원회의 사 역량진단 결과 통지일로부터(후계농  귀농인의 

경우 지자체의 선정결과 통지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컨설  수행계획서 제출

(※ 기간 내 미제출 시 선정 취소)

   - 수행계획서는 법인경 체 사 역량진단 결과를 반 하여 컨설 업체와 의․수립

하고, 작성된 수행계획서는 컨설 업체가 Agrix에 등록하여 시․군․구에 제출

   - 수행계획서는 컨설  내용  기간, 수행일정  비용내역 등이 기재된 

요약본(별지 제4호 서식)과 원문(별지 제5호 서식)을 모두 제출

     * 수행계획서는 반드시 해당서식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원문 제출 시 원가계산서(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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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산출내역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사업수행기간은 컨설 분야, 품목별 작기 등을 고려하여 3∼10개월 이내로 하고, 

수행계획서 상에 사업기간 산정기   당 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 효과 인 컨설  수행  사업의 성과 리를 해 컨설  분야는 3개 이내로 설정해야 함

  ○ 농정원의 수행계획서 심사결과 ‘미승인’의 경우, 승인불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시․군․구에 수정․보완된 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Agrix에 재등록하여 심사 재요청(※ 기간 내 미제출 시 선정 취소)

  ○ 농정원의 재심사 결과도 ‘미승인’의 경우, 30일 이내에 다른 컨설 업체를 

지정하여 수행계획서 수립 후 제출(※ 기간 내 미제출 시 선정 취소)   

  《컨설 업체》 

  ○ 경 체와 의하여 작성한 수행계획서를 Agrix에 등록하여 시․군․구에 제출

  《시․군․구》

  ○ 수행계획서 농정원에 심사 의뢰, 심사결과 경 체·컨설 업체 통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솔루션 원을 구성하여 수행계획서의 컨설  내용, 일정, 내․외부 투입인력, 

성과지표 등을 검토하고 사업비용을 산출하여 수행계획의 정성 심사

  ( 2)  계약  약체결

  《농업경 체》  

  ○ 경 체는 컨설  수행계획서 심사결과 ‘정상’을 확인 후 15일 이내에 컨설 업체와 계약 체결 

   - 계약서에는 농업경 컨설 지원 계약서 필수기재사항(별표2)을 반드시 기재

  ○ 경 체는 계약 체결 시 컨설  자부담 을 컨설 업체에 지 하고 세 계산서  

이행보증증권을 받아 보

  《컨설 업체》

  ○ 수행계획서 심사결과 ‘정상’ 승인 후 15일 이내 경 체와 계약 체결 후, 

시․군․구와 ‘농업경 컨설  비용지  약(별지 제7호 서식)’ 체결

   - 약 체결 시 계약서(사본), 자부담입 확인서(경 체의 계약  입 증명서 사본), 

컨설 업체 윤리강령서약서(원본, 별지 제2호의 2 서식), 농업경 컨설  수행계획서(사본) 제출

  《시․군․구》 

  ○ 컨설 업체로부터 련서류를 수받아 검토 후, ‘농업경 컨설  비용지  약서’ 체결 

  ○ 수행계획서 승인 통보일로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컨설 업체가 

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약 지로 간주하고 그 사실을 해당 농업경 체에 통보

  《시․도》



- 696 -

  ○ 농림축산식품부에 시․군․구별 계약체결 결과를 제출․보고 

 ( 3 )  간보고  장 검

  《컨설 업체》

  ○ 수행계획서에 명시된 간보고일 ( 는 계약기간이 1/3 경과 시) 간보고서를 

작성하여 련서류와 함께 농업경 체  시‧군․구에 제출

   - 제출서류 : 간보고서 요약(별지 제8호 서식)  원문(별지 제9호 서식), 

수행일지(사본), 기타 산출물, 

       * 간보고서는 반드시 Agrix를 통해 제출

  ○ 간보고서 심사결과 ‘정상’ 의 경우, 시․군․구에  도  신청

  《농업경 체》

  ○ 컨설 업체가 제출한 간보고서  기타 컨설  수행결과 산출물을 확인 후 서명

  《시․군․구》

  ○ 컨설 업체가 간보고서 제출과 함께 도  신청 시, 신청일로부터 3주 이내에 

농업경 컨설  간 검 평가표(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장 검 실시

  ○ 간 검결과 ‘정상’인 경우 컨설 업체에 도  지 , ‘미흡’인 경우 개선 구  지원 취소

 ( 4)  완료보고  사후진단   

  《컨설 업체》

  ○ 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완료보고일 는 계약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련서류와 함께 경 체와 시․군․구  농정원에 제출

   - 제출서류 : 완료보고서 요약(별지 제11호 서식)  원문(별지 제12호 서식), 

수행일지(사본, 별지 제13호 서식), 성과지표결과보고서  기타 최종 산출물

      * 완료보고서는 반드시 Agrix를 통해 제출

  ○ 완료보고서 심사결과 ‘보완’의 경우 1개월 이내 보완사항을 이행 후 경 체와 

시․군․구  농정원에 재보고

  《농업경 체》 

  ○ 컨설 업체가 제출한 완료보고서  련 서류를 확인하고, 컨설 업체가 

시군구에 완료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조

  ○ 농정원의 완료보고서 검결과 ‘보완’의 경우 컨설 업체와 의하여 보완사항 이행

  ○ 법인경 체의 경우 반드시 농정원의 신역량 사후진단에 극 조하여야 함(의무사항)

  《시․군․구》 

  ○ 경 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컨설  완료보고서를 계약기간(수정․보완기간 포함)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약 취소

  ○ 컨설 업체가 Agrix를 통해 제출한 완료보고서  련서류를 수 후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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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 농업경 컨설  완료 검 평가표(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심사

  ○ 심사결과를 해당 경 체  컨설 업체에 통보하고, 검결과 ‘정상완료’ 이외의 

경우 보완·감액· 약취소 조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컨설 업체의 완료보고서  련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경 체 장

방문을 통해 사후역량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를 경 체  시․군․구에 통보 

 ( 5)  사업비 정산

  《컨설 업체》

  ○ 완료보고서 심사결과 ‘정상완료’인 경우 시․군․구에 잔  지  신청

  《시․군․구》

  ○ (농업법인 등) 완료보고서 심사결과 ‘정상완료’의 경우 농정원의 사후진단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 컨설 업체 잔 지

  ○ (후계농업경 인, 귀농인) 완료보고서 심사결과 ‘정상’인 경우 10일 이내 컨설 업체 잔  지

 4. 자 배 정 단 계

  《농림축산식품부》

  ○ 경 체 선정 결과  컨설  완료결과에 따라 시‧도별 자  배정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의 자 배정 내역에 따라 시․군․구별 자  배정

 5. 이 행 검단 계

 ( 1)  계약의 무효․해지․변경 등

  ○ 시․군․구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 을 경우에 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사업의 착수가 지체되어 사업완료  컨설  성과를 기 하기 어렵다고 단되는 경우

   - 경 체 는 컨설 업체의 계에 의하여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고 단되는 경우

   - 간․완료 검  기타 필요에 의한 수시 검 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 사업 리규정  지침을 반하는 경우

   - 기타 한 사유로 인해 사업 수행이 불가능 는 불필요하다고 단되는 경우

   - 농정원의 수행계획서 심사  지자체의 간ㆍ완료 검결과 부 합(선정 취소)의 경우 등

   - 법인경 체의 경우 농정원의 사 역량진단결과 컨설 성과  기 효과 미흡의 경우

  ○ 시․군․구는 계약의 무효․해지가 확인된 경우, 즉시 자 을 회수 조치

   - 귀 책사유 가  컨 설 업체 에  있 는  경 우  지원 자 을  회 수 하 고 , 귀 책사유 가 

경 체에 있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실비를 제외한 지원자 을 회수

   - 도해지 등에 따른 실비 정산 시 투입일수(M/D)를 근거하여 산출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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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방비/자부담 비율 로 정산함

  ○ 다음과 같은 사유에 의한 계약변경은 간보고  1회에 한하여 경 체와 

컨설 업체 간 합의 후 컨설  수행계획 변경승인 요청서(별 지 제 22호 

서식)에  서명 날 인  후 , 시․ 군 ․ 구 에  제 출 하 여  승 인  받 아 야  함 

   - 컨설  내용, 기간, 성과지표  기 효과 등 변경

   - 투입인력의 구성 변경, 컨설  비용 변경, 컨설 업체 변경

   - 그 외 컨설 련 주요사항의 변경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시․군․구는 계약의 무효․해지․변경 시 그 내용을 Agrix에 등록․조치 후 조치결과를 

시ㆍ도에 보고하고, 시․도는 취합한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농정원에 보고 

 ( 2)  장 검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시․도  시․군․구)  농정원 사업담당자로 장 검반을 

구성하여 연 1회 성과지표 리, 컨설  추진 황  계약 이행여부 등 지도․감독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의 장 검결과에 한 조치사항 이행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3 )  사후 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법인경 체를 한하여 컨설  완료 후 경 체별 신역량 사후진단  성과평가 실시

  ○ 농업경 컨설  지원사업의 성과 검을 해 성과조사  분석 실시

  《농업경 체  컨설 업체》

  ○ 법인경 체의 경우 농정원의 신역량진단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성실히 조하여야 함

 ( 4)  제재  처벌내용  

  《농림축산식품부》 

  ○ 문제 발생 시 지자체를 통해 진 여부를 확인하여 반사항에 해 행정조치

  ○ 한 사항 발생 시 농정원을 통해 심의 원회를 구성하여 문제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제재수  결정

  ○ 컨설 업체 인증 후 자격요건 등에 결격사유 발생  발 시 다음과 같이 조치 

   - 결격사유가 경미한 경우 주의 경고 후 보완 조치하고 불이행 시 인증 취소

     * 주의 조치 3회 이상의 경우, 인증 취소  차년도 해당사업 참여 제한

   - 결격사유가 다음과 같이 한 경우 인증 취소하고 지원자  액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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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컨설  성과물 등 련자료를 허 로 제출한 경우

     ② 경 체로부터 자부담을 받지 않거나 되돌려  경우

     ③ 컨설턴트 경력  자격 등을 허 로 보고한 경우

   - 컨설 업체별 인증기간 동안 컨설  수행실 이 ‘0’건인 경우 인증취소

   - 컨설 업체별 인증기간 동안 컨설  수행실 이 ‘2’건 미만인 경우 인증심의

원회 심의를 통해 인증 취소여부 결정 후 통지

  《시· 군 · 구 》

  ○ 경 체  컨설 업체가 사업내용과 련하여 허 자료 제출 는 요구

자료 미제출 시 경 체의 지원을 취소하고 실비를 제외한 지원 자 을 

회수하며 컨설 업체의 인증을 취소

  ○ 경 체가 자부담을 컨설 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은 등 부정한 행  발 시 

지원 자 을 액 회수하고 향후 3년간 농림사업 지원 상에서 배제하며, 

컨설 업체는 인증 취소 후 향후 3년간 해당 사업 참여 불가

  ○ 시․군․구의 간 검․완료 검  농정원의 신역량진단을 받지 않는 

경우(법인경 체에 경우) 향후 농식품부 정부보조사업 지원 제한

  《농림수 산식품교 육 문 화 정 보 원 》

  ○ 컨 설 턴 트 가  컨 설 과  연 계 하 여  매 행 를  하 다  발  시 컨 설 턴 트  자 격

정 지  승 인  취 소 하 고  향 후  3년간  해 당사업 참 여  제 한

 ( 5)  보고사항  

  ○ 컨설 업체는 컨설  추진단계별로 작성되는 각종 보고서  련서류를 

온라인시스템(Agrix)에 입력  첨부해야 함

  ○ 시․군․구는 계약체결, 사업추진 황, 사업성과  사업비 집행실  등을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는 이를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Ⅳ. 2016 년도 사업신 청  수 요 조 사  기타 사항

 1. 2016 년도 사업수 요 조 사

  ○ 2016년 농업경 컨설 사업 비수요조사는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군․구를 통해 실시하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한 양식에 따라 제출

 2. 2016 년도 사업신 청   지원 상 자  선정 안 내

  ○ ‘15년도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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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귀농농업창업  주택구입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농림축산식품부 경 인력과 입니다.

담 당기 담 당과 담 당자 화 번 호

농림축산식품부 경 인력과

과  장  김연백

사무   안종락

주무   정 화

044-201-1531

044-201-1538

044-201-1539

소속기 /단체 시도(시군) 농정담당부서

 * 귀농귀 종합센터1899-9097, www.returnfarm.com를 통해서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Ⅰ. 사업개 요

 1. 목   

  ○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 으로 농 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주거공간마련을 한 지원을 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으로 육성하고, 농

업·농   식품산업의 활력 증진

 2. 근 거 법 령

  ○ 농어업·농어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어업인의 육성)

 3 .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단  : 억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합  계 500 600 700 1,000 1,000

융 자 500 600 700 1,000 1,000

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1. 사업 상 자

  ○ 사업 상자는 농어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 거나 종사

하고 있는 자로서 농업(경종․축산․임업 포함)을 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직  종사하면서 농업과 동시에 이와 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농 비즈니스를 겸업하기 해 ‘농어 ’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

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어 ’의 정의는「농어업․농어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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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특별자치도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국제자유도시조성을 한 특별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 지역으로 지정한 동지역을 포함함.

  ○ 이들  아래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에서 시장․군수 는 농업기

술센터소장이 심사를 거쳐 지원 상자로 선발한 자

 2. 지원 자 격   요 건

    (원칙 으로 이 주 기한 ,  거 주 기간 ,  교 육 이 수  실 을 모두 충족해야함)

  ○ ( 이 주 기한 )  2010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에 세 주(단독세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어 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어 지역으로 이주 정인 자 는 2년 이내 퇴직증빙을 할 수 있는 퇴직

정자, 자 업자 등 개인사업자, 근로자도 지원 상에 포함(다 만 , 사업 

상 자 로  선정 된  후 , 주 소 지 이  확인  후 에 출  가 능 )

  ○ ( 거 주 기간 )  농어 지역 입일을 기 으로 1년 이상 농어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가족 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 를 구성해 농어 으로 이주한 

경우, 당해 이주 세 주가 농어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다만, 농어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어  지역으로 이주한 경

우는 이주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제 군인 등 근무지가 농어 지역이고,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우에는 

농어  이주기한  농어  이외 지역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 교 육 이 수  실 )  농림축산식품부, 농 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등이 주  

는 지정한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일반 농업교육실 도 포함

   - 사이버교육, 농 재능기부, 농 사활동도 교육이수 실 으로 인정하되

     최  50시간까지만 반 (단, 사이버교육은 총 이수시간의 50%를 인정하며, 농 재능

     기부와 농 사활동 실 은 100%인정, 용  : 사이버교육 80시간(40시간 인정),

     농 재능기부 10시간(10시간), 농 사활동 10시간(10시간) 이수한 경우, 총 60시간 이수

      하 으나 최 50시간만 인정)

      * 농 재능기부 : 농어 공사에서 발 하는 자원 사 활동확인서로 인정

      * 농 사활동 : 읍·면·동사무소 등 행정기 이 발 한 사활동 확인서로 인정

   - 귀농자  농업인 인정 규모로 실제 농 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농 

경험자(증빙 련 : 실제 농지소유나 임차를 통해 농산물을 수확․ 매한 

실  증빙 자료 는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등 구입에 따른 증빙 자료 

제출한 자), 농과계 학교 졸업자,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었던 자, 농산업인턴 

이수자(100시간 이상)는 귀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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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제외 상 >

  ○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자 을 지원받았으나 사업장 이탈 등으로 사업이 취소

된 자

  ○ 농어 지역 이주 정자 는 2년 이내 퇴직증빙을 할 수 있는 퇴직 정

자, 자 업자 등 개인사업자가 동 지침에 따라 자 을 지원 받았으나 사업

상자로 선정 이후 일정기간(2년) 이내에 사업을 실행하지 않은 자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 학 등에 재학 인 자

  ○ 융기 에 연체 인 자 는 산 등으로 법 인 면책을 받아 회생 인 자.

  ○ 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리규약」에 따라 연체, 변제․ 지 , 

부도, 련인, 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허  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을 받거나, 출자 을 목  이외 용도로 

사용한 자

 3 . 지원 상

  ○ 《농업 창업》 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는 구입하려는 자

  ○ 《주택 구입· 신축》 주택 구입  신축( 지 구입 포함) 하려는 자

 4. 지원 자 의  사용 용 도

  ○ 《농업 창업》 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

   ⅰ)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 농 등} 창업자

    - 농지·임야 구입,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버섯재배사· 장시설 

설치  구입, 과원조성, 묘목  종근(화훼묘 포함)구입, 농기계구입( 형

농기계 구입가의 50%미만 : 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앙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 수시설 설치,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가공기계 구입, 컴

퓨터 구입, 농업용화물자동차*, 기타 농림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 농업용화물자동차 :「농업용 면세유류 공 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 상자

(개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축산, 

농 비즈니스 분야도 동일함)

   ⅱ)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자

    - 축사부지 구입자 (사업주 기 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 으로 축사신

축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경우에 한함), 축사 신(증)축·구입  시설개보수, 

가축입식(한․육우 입식자 은 지원제외), 농기계구입( 형농기계 구입가의 

50%미만 : 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앙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 농업용

화물자동차
*

,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지  사료포 조성, 사료 장시설, 컴

퓨터 구입, 기타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등

   ⅲ) 농 비즈니스 분야{농 , 체험농장, 농 스토랑 등} 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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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  련 시설 부지, 펜션, 민박, 농 스토랑, 농식품가공  유통시설, 

농업용화물자동차
*

, 컴퓨터, 기타 농 비즈니스 련 사업 시설 신축  구입 등

  ○ 《주택 구입· 신축》주택 구입  신축

   - 읍․면지역의 경우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상주택 : 세 당 주거 용면  150㎡ 이하

     * 주거 용면 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름

     * (신축) 취득세  재산세 감면을 해서는 농어 정비법 제2조에 따른 생활환경

정비사업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주거 용면  100㎡까지만 용(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6조)

   ․다가구․다세 형 구입 허용(세 별로 독립 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

별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5. 지원 형 태   사업 의 무 량

  ○ 재원 : 융자  100%(이차보
*

사업 : 농 )

    * 이차보  : 법령 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융기 이 농림사업 정책자 을

      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농림축산식품부가 보 하는 것

  ○ 출 리

    - 농업 창업자  : 2%(신규  기존 출자)

     * (2%) 용시  : ‘15년 1월 1일(신규  기존 출자)

    - 주택 구입·신축은 2.7%(만65세 이상은 2%)

     * (주택, 2.7%) 용시  : ‘14년 3월 20일(신규  기존 출자)

  ○ 출 기한 : 해당 연도 12월 31일

  ○ 상환 기간 :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사업의무량 : 사업추진계획서 상의 사업계획량

 6 . 지원 한 도액  기   범

  ○ 출한도

    - 농업 창업자  : 세 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 2014년 창업자  한도 : 200백만원

      * 단, 낙농분야는 자부담으로 쿼터와 납입처를 확보한 경우에 한함

    - 주택 구입·신축 자  : 세 당 50백만원 한도 이내

      * 상기 액은 출한도이며, 실제 출 액은 출취 기 의 출신청자 농지·

건축물(담보물) 평가 등 출심사 결과  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출가능

액이 결정됨

  ○ 출 신청 : 농업 창업자  2회, 주택 구입·신축 자  1회 신청 가능

    - 다른 정책자 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농업창업  주택구입 사업 지원한도액

(창업 3억원, 주택 5천만원)에서 기 정책자  출액을 제외한 액에 해 

지원 가능

      * ( 시) 지원신청 가능액(창업의 경우) = 3억원(지원한도액) - 기 출받은 정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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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 창업자 , 주택 구입·신축 자 은 농신보 보증지원(농 비즈니스분야는 제외)

  <융자방식>

  ○ 사  출 가능 사업 : 농지, 축사, 가공공장 구입  신축용 부지구입, 주

택 구입

  ○ 사후 출 가능사업(사업추진 실 에 따른 출) : 시설설치 지원, 농식품 

가공․제조 사업, 주택 신축

  ○ 특별사항 : 사후융자 사업  출희망 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시장․군수 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발 한「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한 경

우 사  출 가능. 사업 상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완료 후 「농림축산

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으로 정한 증빙자료를 시장․군수 는 농

업기술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주 기 은 사업추진실 확인서(증

빙서류 포함)를 발 하여 출취 기 에 통보

《농림수 산업자  신 용 보 증 기 ( 농신 보 )  보 증 지원 》

  ○ 지원 상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신용

보증규정 제4조에서 정한 농림수산업자로서 농신보 보증지원을 받기 

해서는 재 농( 어)에 종사할 뿐만 아니라 농 (수 )조합원 가입자

격을 갖춘 자이어야 함

  ○ 지원 상자로 선정된 자는 출 의 최  90%까지 보증지원하고, 잔여 

10%는 해당 융기 이 보증

  ○ 기타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법령과 규정에 의함

  ○ 융자시 기타 유의사항

    - 배우자, 본인 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소유농지 등의 

구입은 원칙 으로 지원 불가. 다만, 형제자매로서 세 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 지 아 니 하 는  경 우  등 에  해 서는  지원 가능

    - 경매 는 공매에 의한 농지, 축사 등 구입자 도 지원 가능

    - 축사, 고정식 온실, 하우스 등 기존의 농 시설물( 고농기계 포함)에 

한 구입비 지원가능

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 705 -

《사업추 진 체 계 》

 지침시달  홍보(농식품부, 각 도, 시․군) → 농업창업사업신청(사업 상자) → 

서류심사  융상담(시․군, 농 ) → 지원 상자 선정․통지(시․군) → 사업

추진(사업 상자) → 사업실 확인(시․군) → 자 출(농 ) → 사후 리(시․군, 농 )

 1. 사업신 청 단 계

 《신 청 자 》

  ○ 신청시기 : 사업신청은 사업기간  연  신청 가능

      * 사업신청인은 사업신청 에 농 (신용보증 포함)에 출상담을 하여 출자격 여

부와 출 가능 규모 확인

  ○ 수처 : 귀농지역 주소지 할 시·군 는 농업기술센터

  ○ 비서류

   - 제출서류 : 귀농 농업창업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시 가 반 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 계등록부 1부, 국민건강 보험카드 1부

 《도,  시군 》

  ○ 도, 시군 등에서는 사업지침이 통지되면 귀농 농업 창업  주택구입 사업에 

해 안내(게시 , 홈페이지 등)

   - 시․군의 자 지원계획,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제출기 , 신청방법 

등과 기타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등

 2. 사업자  선정 단 계

사업신청

(귀농인)
�

서류,현장심사 

및 금융상담

(지자체/금융기관)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
사업추진

(귀농인)

  ○ 장확인

   - 시장·군수 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신청인이 해당 지역에 이주하여 거주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신청자의 제출서류와 지 실사를 통해 확인

   - 시장·군수 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주택 구입을 신청한 경우 지방문(별지 

제8호서식)을 통해 확인

   - 시․군은 사업신청자에 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자 을 기 지원받아 

상환하고 있는지 여부와 신용조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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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군수 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신청자  별표 1의 심사기 에 의

하여 심사하여 심사 수가 60  이상인 자를 지원 상자로 선정

  ○ 시장·군수 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계획서 심사결과 지원 상에서 제

외되는 사유를 신청인에게 설명하고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 완  요 청

  ○ 시장·군수 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 상자로 선정되면 사업 상자 명

단과 사업분야, 출 신청 액, 사업기간 등이 포함된 「귀농인 융자지원 

계획」을 융기 에 통지하여야 함

   ※ 여수 이 낮고 노인요양원, 학교 식실, 방과 후 학습교사 등 사회 사 련 

직종에서 종사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단하여 선발 가능(사업추진실 확인서

에 기재하여 발 )

  ○ 출취 기 은 시․군 는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농업정책자  출여부  

신용조사 등을 의뢰받은 때에는 확인결과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속히 

통보

  ○ 출취 기 은 신청인이 사  출상담을 요청한 때에는 출에 필요한 

서류 등 비사항을 성실하게 상담

   - 출취 기 은 업무담당자에 해 사  교육을 실시하여 상담  출 과

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3 . 세 부 계 획 수 립   시행 단 계

 ≪귀 농 농업 창 업자  지원≫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지침을 토 로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통지하여야 함

   - 사업 추진방향, 사업추진 차, 담당자 교육  귀농인 홍보계획 등

  ○ 출취 기 은 귀농인이 출신청  서류, 차 등 비사항 등의 안내

서를 작성하여 지역조합과 지자체에 통보 

  ○ 자 배정을 받은 출기 의 장은 사업자 을 시․도  시․군 계통조직에 

출 가능한 자 액을 고지하되 실제 출이 필요한 시 에서 출기 에서 

귀농인에게 출이 가능하도록 조치

 ≪주 택  구 입 · 신 축 자  지원≫

  ○ 사업 상자로 선정된 자는 주택법, 건축법 등 련 법령이 규정한 차에 

의하여 건축 추진(농어 주택 표 설계도서 활용 가능)

   -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허가권자(시장․군수)로부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아 

지정 농 에 출 신청하되, 공 이라도 사업 상자와 농 이 의하여 

체 출 의 일부 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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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군수 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정기 으로 주택건축 추진상황을 

검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공을 증명하는 확인서(사용승인서)를 발

  ○ 출취 기 은 시장․군수 는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상자를 통지

받은 후 사업 상자에게 출조건, 신용평가  담보설정, 출서류, 출

마감일 등을 안내

 4. 자 배 정 단 계

농식품부  ∘시도  출취 기 에 지침 통지

시도, 시군

 ∘사업 상자에게 출  통지

 ∘사업실  확인 후 그 결과를 출 취 기 에 통지하고, 사업 상자

에게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추진실 확인서 발

출취 기

 ∘시군 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발행한 사업추진실 확인서 확인 후 

출시행

   * 사 출을 하는 경우는 귀농 농업창업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시장·군수 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발 한 

사업추진계획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출하고,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기 이 발 한 사업추진확인서를 별도 징구

 ∘사업별 출실 을 시군에 분기 익월 10일까지 통보

사업 상자
 ∘사업완료 후 시군 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추진실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발 받아 출취 기 에 제출하여 사업자  출

  ※ 주택건축, 축사신축 등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실 에 따른 

련 증빙서류( 수증 는 세 계산서 등)를 사업주 기 에 제출하고 사업 

추진실  확인서(별지 서식 제4호)를 발 받아 출

  ※ 사업 추진실  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만 유효하며, 출실행이 2개월 내에 

이 지지 않은 경우 사업추진실 확인서를 재발  받아 해당 융기 에 제출

  ※ 지원 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신청(신고)서를 시장·군수 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등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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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 행 검단 계

 《사후 리 》

   ○ 시장․군수 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귀농자 을 지원받은 자에 하여 융자  

지원연도부터 융자  상환일까지 사후 리 실시

     - 시장․군수 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지원 상자 리

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반기 1회 이상 농가를 방문 실태조사

   ○ 시장․군수 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융자 이 사업계획 외의 타 용도 

․유용, 사업장 이탈 등이 없도록 사후 리 실시

     - 시장․군수 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융자  회수가 필요하다고 단될 

경우 출취 기 에 융자 을 회수할 것을 통보

 《사업장 소 의  이 》

   ○ 귀농인이 사업장소를 이 하여 농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사 승인을 받아 사업장소를 이 할 수 있으며, 

이  후의 사후 리는 주소지 할 시장·군수가 담당

      * 승인 없이 당  구입한 농지를 매매할 경우 부당사용에 의한 회수사유에 해당

   ○ 시장·군수 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장소 이  사 승인여부를 결정

하고 승인하 을 때에는 련기 (이  후 시·군)에 련자료 등 통보

 《제 재   처 벌 내 용 》

   ○ 시장․군수 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 상자에게 다음 사항의 사업취소 

는 융자  회수 사유가 발생하 을 때는 즉시 장 확인 실시(별지 제5호 서식)

     - 융자  상환기일 이 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  외 용도로 사용한자

     -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귀농을 목 으로 이주 정자 는 2년 이내 퇴직증빙을 할 수 있는 퇴직

정자, 자 업자 등 개인사업자, 근로자  귀농 농업 창업  주택구입 

자 을 지원받았으나 상자 선정 이후 일정기간(2년) 이내에 사업을 실

행하지 않은 자

     - 농업 련분야와 무 한 사업체를 경 하고 있는 자 등

   ○ 시장․군수 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

된다고 인정될 때는 지원 자  상환 통지와 동시에 출취 기 에 지원 자  회

수 통지

 《행정 사항 》

  ○ 시․도지사는 지원 황(별지 제3호 서식), 사업취소  출 회수 황(별지 

제6호 서식)을 반기 익월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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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016 년도 사업신 청  수 요 조 사  기타 사항

 1. 2016 년도 사업수 요 조 사

  가 . 신 청 서 제 출 기

  ○ 신청자의 주요 농종사지역의 시․군(농업기술센터)

  나 . 신 청 자 격  :  사업 상 자   지원 자 격   요 건  참 조

 2. 2016 년도 사업신 청   지원 상 자  선정 안 내

   ○ 사업신청은 연  가능하며, 소정의 사업계획서  평가에 따라 선정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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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농 출신 학생학자 지원(융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농림축산식품부 농 복지여성과입니다.

담 당기 담 당과 담 당자 화 번 호

농림축산식품부 농 복지여성과
과  장 이 시 혜
사무  이 지 은

044-201-1571
044-201-1578

한국장학재단
출지원부
출상환부

신용지원부

  장 서  원
  장 곽 용 호
  장 박 운 하

02-2259-2231
02-2259-2162
02-2259-2071

Ⅰ. 사업개 요

 1. 목

  ○ 농 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  농 출신 학생에 한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2. 근 거 법 령

  ○ 농어 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

  ○ 농어업·농어   식품산업기본법 제53조

 3 .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단  : 백만원)

 

구    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    계 504,838 31,100 20,800 11,400 11,400

융자(출연) 504,838 31,100 20,800 11,400 11,400

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1. 지원 자 격   요 건

  ① 농어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생 본인  다음 학(학부)에 재학(복학포함)  입학

정(신입, 편입학, 재입학 포함)인 학생으로서 아래 ②와 ③의 기 을 충족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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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능 학  한국과학기술원, 농 학 등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학(교)  

    * 학원  학 은행제 교육기 과 외국 학은 지원 상에서 제외

   ※ 학부모(보호자)의 기

 가. 부모

 나. 부모사망 는 행방불명 등의 경우 다음의 순서에 의함

    ① 조부모

    ② 형제자매

    ③ 기타(만 20세 이상의 제3자, 친척, 교수, 은사 등)

 다. 단, 기혼자의 경우는 반드시 배우자이며,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생 본인은 학부모의 농어  거주  농어업종사 여부와 계 없음

  ② 직 학기에 12학  이상을 이수한 학생

   - 졸업학기 학생과 장애인 학생은 12학  미만 이수자도 신청 가능

   -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학생은 용 제외

    * 직 학기 기 은 학 운 원칙에 의거 정규학기  부분학기(계 학기 포함)를 

기 으로 한학기의 성 산출이 가능한 경우

    * 12학 을 이수하지 못한 장애우 학생의 경우 장애우임을 입증하는 서류(장애인

증명서,  장애인수첩,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제출

    * 직 학기 학 이용이 곤란한 경우(성 처리 ,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학  활용

  ③ 직 학기 성 이 100  만  환산시 70  이상인 학생(신입생, 재입학생, 

편입학생의 경우 용 제외)   

    * 직 학기 성 이용이 곤란한 경우(성 처리 ,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학  활용하고, 신입생은 용 제외

 2. 상 자  선정

  ○ 선정기

   - 한국장학재단은 매학기 융자 상자 선정시 다음 순 를 용하며, 동일순  

내에서는 성 우수자를 우선(신입생은 세부신청요강에 별도 공지). 

     단, 국민기 생활수 자 가정, 차상 계층 가정,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취약가구 

자녀와 다자녀(3자녀 이상)가정 자녀에 해서는 1순 내 경쟁 상에서 우선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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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 별 용 상자 》

순  용  상자

필수
ㅇ농어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생 본인

1순

ㅇ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ㅇ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국민기 생활수 자 가정, 차상 계층 가정,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취약가구 자녀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ㅇ농어업인 학생(학부모가 농어 거주나 농어업 종사와 무 )

2순 ㅇ농어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농어업 미종사)

3순 ㅇ특별추천자

  ○ 선정방법

   - 학기별로  융자신청자를 상으로 신청자격 심사와 구비서류 확인을 거쳐 

상기 순 에 의거 융자 상자로 선정

  ○ 특별추천

   - 각 학은 직 학기에 12학  미만 취득자와 직 학기 성 이 100  만  

환산시 70  미만인 학생 에서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내 심사를 통해 특별 추천할 수 있음(신청 사유  선정 차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 융자지원 세부신청요강 참조)

 3 . 융 자 상  액

  ○ 당해학기 학이 통보한 등록 (입학 , 수업료, 기성회비에 한함) 신청액 액

     * 생활비 성격의 경비는 한국장학재단의 생할비 출을 통해 융자 가능

  ○ 장학  수혜자는 등록 에서 장학  수혜액을 제외한 액을 융자 상 액

으로 산정. 단, 학생이 노동의 가로 받는 장학 은 융자 상 액 산정시 제외

  ○ 한국장학재단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재단에서 지 하는 장학  내역을 악

하여 매 학기 융자 상 액 신청시 반 (장학  수혜액을 제외한 잔액은 융자 가능)

 4. 융 자 조 건  :  무 이 자  융 자

  ○ 신청 차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 융자지원 세부신청요강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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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융 자 학 기 수

  ○ 재학 학(교)의 정규학기 수까지 지원

    - 문 학은 4～6학기(2년제 4학기, 3년제 6학기), 일반 학은 8학기(4년제 

8학기)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의학계열, 약학계열, 건축공학계열 등 정규

학기 수가 8학기 이상인 학과는 체 정규학기 수만큼 융자 가능

  ○ 신입생군 학생(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이 기존에 학자 을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편입학 는 재입학한 학의 정규학기 수에서 기존에 융자받은 

학기 수를 제외한 학기 수를 융자학기 수로 인정

     * 단, 기존 학(교)을 졸업한 후 동 학으로 재입학(신입학 포함) 시에는 지원 

 상환연장 불가

  ○ 융자이용 학생이 당해학기에 학 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  이 수혜 

등의 사유로 융자 을 반환한 경우에도 당해학기는 융자학기 수에 포함

 6 . 거 치   상 환 기간

  ○ 졸업 는 수료후 2년 거치 후, 1학기 분을 1년 단 로 상환

    * 단, ‘10년도 이 (~’09.12월) 졸업자는 거치기간 1년(‘10년 졸업자부터 거치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상환기간은 학자 을 융자받은 자가 학(교)을 졸업 는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한 날의 익월부터 상환개시

   - 2월 졸업자 : 졸업 는 수료후 2년 뒤 3월 상환개시

   - 8월 졸업자 : 졸업 는 수료후 2년 뒤 9월 상환개시

    * 단, ‘10년도 이 (∼’09.12월) 졸업자의 경우 상환기간은 학자 을 융자받은 자가 

학(교)을 졸업 는 수료한 후, 1년이 경과한 날의 익월부터 상환

  ○ 9월에 상환개시

   - 3월 상환개시 : 제   자퇴의 발생일이 직 년도 9월∼당해년도 2월인 상자

   - 9월 상환개시 : 제   자퇴의 발생일이 당해년도 3월∼당해년도 8월인 상자

 7 . 상 환 방 법

  ○ 상환은 월별균등분할 상환방법에 의하며 조기상환은 언제든지 가능

    * 단, ‘12년 이 에(’11년까지) 학자 을 융자 받은 자는 월별/분기/반기/연/일시  

상환방법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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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상 환 유

  ○ 상환유 는 그 해당사유에 따라 상환연장 신청서와 그에 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재단은 수된 서류를 검토한 후 승인

하여 연장승인서를 발 함(세부내용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 융자지원 세부

신청요강에 참조)

 9 . 상 환  불 이 행시 조 치

  ○ 연체자 리 기

   - 연체자의 정의 : 1개월 이상 상환의무를 행하지 아니한 자

  ○ 시효기일 리

   - 상환기간 만료  분할상환  미납 등으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래할 경우 

소멸시효 이내 제소(독 차 포함), 채무승인  분할상환약정 체결 등을 

통해 시효기일 리

<  상 환  불 이 행시 차( 한 국 장 학 재 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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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부 당수 혜 자 에  한  조 치

  ○ 부당수혜자란 신청시 자격  증명서를 허  는 ․변조하여 당  학자

융자 지원 취지에 반하여 신청  선정된 경우

  ○ 학자 융자 부당수혜자에 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취함

부당수혜 횟수 조 치 사 항

1회   ㅇ 다음 1학기 신청자격 제한(지원학기 수=정규학기 수-1)

2회   ㅇ 다음 2학기 신청자격 제한(지원학기 수=정규학기 수-2)

3회   ㅇ 향후  학기 신청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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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1. 사업계 획 수 립 단 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 출신 학생학자 지원(융자) 세부시행계획」승인

  한 국 장 학 재 단

  ○ 「농 출신 학생학자 지원(융자)사업 신청요강」공고

   - 1학기는 년도 12월 , 2학기는 당해연도 6월 

  ○ 융자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동 신청요강에서 정한 신청기한내에 신청

 2. 융 자 상 자  선정 단 계

  농림축산식품부

  ○「농 출신 학생학자 지원(융자) 세부시행계획」 신청자격과 선정기  제시

  한 국 장 학 재 단

  ○「농 출신 학생학자 지원(융자)사업 세부시행계획」에 의거 신청학생의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심사하고, 순 별로 융자 상자를 최종 선정

 3 . 사업비  배 정   집 행

  농림축산식품부

  ○ 반기별 산 배정(상반기 1월, 하반기 6월)

  한 국 장 학 재 단

  ○ 사업비 신청  집행

   - 농림축산식품부의 산배정계획에 따라 반기별로 사업비 신청  집행

   - 융자 은 각 학이 지정한 계좌로 송 하여 신청자의 등록 으로 체

  ○ 사업비 정산  련 통계 보고

   - 당해연도 12월까지 사업실   련 통계 보고

   - 익년 2월까지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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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 행 검단 계

 《사후 리 》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장학재단으로 하여  매년 1회 탁 리비 집행상황 검

  한 국 장 학 재 단

  ○ 한국장학재단은 매 학기 학자  융자가 종료되는 로 당해학기 학자  신청  

융자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학  융자 이용 학생을 상으로 사업 추진상황 검(필요시 농식품부 합동)

 《제 재 》

  한 국 장 학 재 단

  ○ 학자 융자 부당수혜자는 본 지침에 의거 해당학기 융자 을 회수하고, 부당 

수혜 횟수에 따라 향후 신청자격을 제한

Ⅳ. 2016 년도 사업신 청  수 요 조 사  기타 사항

 1. 2016 년도 사업수 요 조 사

  ○ 수요조사는 융자신청자 인원수로 악이 가능하므로 불필요

 2. 2016 년도 사업신 청   지원 상 자  선정 안 내

  ○ ’15년도 하반기  ‘16년도 상반기에 학기별「세부신청요강」 공고

 3 . 2016 년부 터  변 경 되 는  사항

  ○ 농  단순거주자에 해 소득기  용: 소득9～10분  지원 제외

  ○ 출  상환 연체시 이자 용: (3개월 이내) 3%, (3～6개월) 6%, (6개월 과) 9%

  ○ 신용유의정보 등록기간 조정: 10개월 →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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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취 약 농가 인 력지원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농림축산식품부 농 복지여성과입니다.

담 당기 담 당과 담 당자 화 번 호

농림축산식품부 농 복지여성과
과  장 이시혜

사무  곽기형

044-201-1571

044-201-1574

농 앙회
농 지원부

농 사회

  장 이갑주

과  장 연상

02-2080-5627

02-2080-5635

Ⅰ. 사업개 요

 1. 목   

  ○ 사고․질병농가에는 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 인 농활동을, 농  지역 

고령·취약 가구에는 가사도우미 지원을 하여 기 인 가정생활 유지 도모

 2. 근 거 법 령

  ○「농어업․농어   식품산업기본법」제39조제3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농어 지역 개발 진에 한 특별법」제12조, 제15조

 3 .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단  : 백만원)

구    분 2012년 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  계 52,420 10,200 10,800 12,270 12,270

보  조 36,695 7,140 7,560 8,589 8,589

농가부담 12,705 2,700 2,880 3,060 3,060

농 부담 3,020 360 360 621 621

ㅇ 농도우미 42,351 9,000 9,600 10,200 10,200

  - 보 조 29,646 6,300 6,720 7,140 7,140

  - 농가부담 12,705 2,700 2,880 3,060 3,060

ㅇ 가사도우미 10,069 1,200 1,200 2,070 2,070

  - 보 조 7,049 840 840 1,449 1,449

  - 농 부담 3,020 360 360 621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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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1. 취 약 농가  인 력지원  사업 상

  ○ 농도우미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으로 농활동이 곤란한 80세 이하(1935.1.1 이후 

출생자)의 농업인( 농에 종사하는 배우자 포함)

   * 농업인 :「농어업․농어   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제3조 제1항 제1, 2, 3호에 해당하고 

농가의 농지소유규모가 5ha 미만인 자

   * 우선지원 요건 :「농어업경 체 육성  지원에 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최근 

2년이내 암 진단을 받은 자로 4회 이상(3개월 이내) 통원 치료받은 경우로 

병·의원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농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단순부상과 질병은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입원을 

해도 지원 상에서 제외

   ** 통원치료의 경우, 일주일 이내 두 개 이상의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는 1회로 간주

  ○ 가사도우미

   - 농 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국민기 생활수 자, 다문화 

가정, 조손(祖孫)가구, 장애인 가구  읍․면 지역 소재 경로당으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경로당 포함)

    * 지원 상 가구는 농활동과는 련 없으며 실제 농어  지역에 거주하면 지원

    * 지원 상 경로당은 경로당 소재 주소지가 읍․면 지역만 지원

 2. 지원 액   조 건

  ○ 농도우미 : 국고 70%(최  42,000원/일), 이용농가 자부담 30%

   - 지원내용: 농을 행한 농도우미 임 (1일 60,000원 이내)의 70% 지원 

   - 지원일수 : 지원 상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

    * 통원·입원일수에 따른 차등 지원 : (10일 이상) 10일 지원, (3～9일)통원·입원일수 만큼 지원, 

(3일이상 재입원시) 입원일수 만큼 추가 지원

                                  (단, 연간 10일 과 불가) 

    * 부부가 동시에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 발생시에도 농도우미는 가구당 1명 기   

으로 하여 연간 10일까지만 지원

   - 농도우미 임 이 60,000원/일을 과하는 경우 국고에서는 42,000원만 지원

(차액 자부담), 60,000원/일 미만인 경우는 국고에서 70% 지원(자부담 30%)

  ○ 가사도우미 : 국고 70%(8,400원/회), 농 부담 30%(3,600원/회)

   - 지원내용 : 가사서비스 제공을 해 방문하는 가사도우미(자원 사자)의 

활동비용으로 1인당 12,000원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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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일수 : 지원 상 가구당 연간 12일 이내(경로당은 24일 이내)

   - 가사도우미(자원 사자)는 가구당 1회에 1명이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해당 가구의 특성, 가사량 등을 감안하여 1명이상 견할 수 있음. 가사

도우미를 2인 이상 견한 때에는 농 ․이장․인근 주민의 확인을 거쳐 다수인 

견사유서(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보 하도록 함.

    * 별지 제4호서식은 농 앙회에서  지역 농 으로 별도 배부

 3 . 도우 미 신 청  차

  ○ 농도우미

   - 농도우미 이용을 원하는 농가는 「 농도우미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증빙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통원치료 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거주지 지역농 에 신청

     * 화신청 시는 농 담당자가 이용신청서를 작성․ 수하고 증빙서류 추후 확보

     ** 통원 치료자  진단서(최 발병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를 제출하여 농도우미를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받은 일수를 충족하는 통원치료 확인서를 3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함

   - 신청 기간

    · 입원시 : 입원  는 퇴원 후 30일(가료 기간) 이내

    · 통원 치료시 : 통원 치료 기간  는 통원 치료후 14일 이내

    · 진단시 : 진단기간 내

    * 가료기간  진단기간이 도과한 경우 신청시  의사소견서로 농활동 가능여부 단

    * 동일한(사고․질병) 사유로 인한 농도우미 지원은 연간 1회만 가능

    * 가사일이나 농장의 허드렛일 처리를 해 농도우미를 견할 수 없음

  ○ 가사도우미

   - 지역농 은 ‘지방자치단체’와 조하여 년도 연말까지 내 취약가구에 

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가사도우미 지원이 필요하다고 단되는 가구는 

지역농  사업담당자가 「가사도우미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

하여 직  신청․ 수하며,

   - 일제조사시 락되었거나 연도  가사도우미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추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가구가 직  방문 는 화로 신청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지역농  사업담당자가 직  신청서를 작성․ 수

  도우 미 신 청  제 외  상

  ○ 농도우미

   - 당해연도에 농도우미를 이미 지원(최  10일)받은 가구(상이한 사유라도 미지원)

   - 농업인이 아닌 가족이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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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도우미

   -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혜자, 노인돌  서비스 수혜자, 가사간병 도우미  

가정 사원 견사업 수혜자, 실비노인복지시설 이용료지원, 수혜자 등 앙

정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4. 지원 상  선정

  ○ 농도우미

   - 지역농 은 「 농도우미 이용신청서」가 수되면 신청내용에 해 확인을 

실시하고, ‘ 농도우미 지원 상농가 선정기 (우선지원 기 )’에 따라 사업비 

범  내에서 지원 상자를 연  선정하며, 선정결과를 신청농가와 견될 

농도우미에게 통지

    * 농 앙회나 지역농 은 ‘ 농도우미 지원 상자 선정기 (우선지원 기 )’을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

   - 지역농 이 선정결과 통보시에는 신청농가명, 주소, 연락처, 작업장소, 작업

종류, 작업량, 농도우미 견기간(작업일수), 작업시간, 농도우미 임 과 

농가부담액, 견될 농도우미의 주소와 성명  연락처 등을 구체 으로 

명 시하 며 , 신 청 농가 와  농도우 미가  상 호 연 락  하 도록  하 여  작 업내 용 과 

작 업방법 등 사 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함

   - 농도우미 임 과 작업일수는 작업종류, 작업량, 당해지역 동일작업 인건비 

수 (부녀자, 노인 등), 동일작업 성인1인당 1일 작업능력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지역농 이 산정

    * 1일 임 은 8시간(휴식시간 제외) 작업시간을 기 으로 하고, 1일 작업시간이   

8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시간 으로 환산

  ○ 가사도우미

   - 지역농 은 가  년도 연말에 지원 상을 최 한 확정하고 선정결과를 

신청가구와 견될 가사도우미에게 통지

    * 농 앙회나 지역농 은 ‘가사도우미 지원 상농가 선정기 (우선지원 기 )’ 을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

   - 지역농 이 선정결과 통보시에는 신청가구명, 주소, 화번호, 가사도우미 

성명, 화번호 지원기간, 지원회수 등을 구체 으로 명시하며, 신청가구와 

가사도우미는 상호연락하여 사 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함

   - 가구별 지원기간과 지원횟수는 사업비 규모와 내 지원 상 가구 수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지역농 이 산정

   - 지역농 은 가사도우미 지원 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복지원 방지 등 

행정기 과의 유기 인 업무 조체계 구축을 해「가사도우미 지원 상

가구 선정 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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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도우 미 임 무   선정

  ○ 농도우미

   - 임무 :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발생 농가의 농작업을 행

   - 선정

   ․ 지역농 은 원칙 으로 「 농도우미 인력지원단원」 에서 신청농가의 

작업내용과 지 확인결과를 참고하여 농작업을 원활히 행할 수 있는 

자를 농도우미로 선정

   ․ 농작업의 원활한 행을 해 신청농가가 농도우미를 추천한 경우에는 

우선 으로 선정할 수 있음

     * 지역농 은 내 농가의 농도우미 신청에 비, 도시지역 농작업 가능 유휴인력, 

농도우미로 활동한 자 등을 극 확보하여 「 농도우미 인력지원단」을 구성․

리하며, 신청농가가 추천한 농도우미도 견 에 인력지원단에 등록하여 리

     * 농도우미(가사도우미) 신청 상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농·가사도우미로 

선정할 수 없음

  ○ 가사도우미

   - 임무 : 취약가구를 방문하여 취사(반찬제공 포함), 세탁, 청소, 목욕 등 가사서비스 제공

   - 선정

   ․ 지역농 이 이미 구성하여 리하고 있는 「가사도우미 인력지원단원」

에서 신청가구의 사정을 고려하여 가사서비스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를 가사도우미로 선정

   ․ 신청가구가 가사도우미를 추천한 경우에는 원활한 가사서비스 수행을 해 

우선 으로 선정할 수 있음

     * 지역농 은 내 취약가구의 가사도우미 신청에 비, 지역의 자원 사인력을 

주축으로 「가사도우미 인력지원단」을 구성․ 리하며, 신청가구가 추천한 가사

도우미도 견 에 인력지원단에 등록하여 리

 6 . 도우 미 활 동 상 황  확인

  ○ 농도우미

   - 지역농 과 신청농가는 농도우미의 농작업 행과정을 수시로 확인

  ○ 가사도우미

   - 지역농 과 상농가는 가사도우미의 가사서비스 제공과정을 수시로 확인

     * 가사도우미에게 신청가구의 가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가구가 

가사사정을 설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역농  사업담당자가 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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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도우 미 임  지

  ○ 농도우미

   - 이용농가는 농도우미 견 에 지역농 이 산정하여 통보한 자부담액을 

지역농 에 미리납부(미납부시 지원 불가)

    * 농 에서 이용농가 자부담  납부방법을 자체 세부시행지침으로 규정

   - 농작업을 행한 농도우미는 「 농도우미 임 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

를 작성한 후 신청농가의 확인을 받아 할 지역농 에 제출

   - 지역농 은 작업일수, 작업시간, 작업물량 등 농작업 행사실을 확인한 후, 

산정한 임 에 한 국고부담 과 이 용농가가 미리 납부한 자부담액을 

합하여 농도우미 지정한 계좌에 입

  ○ 가사도우미

   - 가사서비스를 제공한 가사도우미는 「가사도우미 자원 사자 활동비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를 수혜가구의 확인을 받아 작성하여 제출

   - 지역농 은 가사서비스 제공 사실을 확인한 후 국고부담 과 농 부담 을 

합하여 가사도우미가 지정한 계좌에 입

    * 별지 제2․3호 서식은 농 앙회에서 국 지역단  농 으로 별도 배부

 8 . 부 당수 혜 자 에  한  조 치

  ○ 농도우미나 가사도우미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자  해당 도우미(귀책사유 

있을시)에 해서는 국고지원 을 즉시 회수하고 향후 선정 상에서 제외

   - 진단서나 입원서류 등을 허 로 제출하여 지원받은 경우

   - 도우미 활동일수, 활동시간, 작업량 등을 허 로 확인한 경우

 9 . 기타 사항

  ○ 농 앙회나 지역농 은 사업의 효율  추진과 이용농가의 편의도모를 해 

다음사항을 포함한 세부시행지침을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

    - 신청농가 자부담액 납부방법에 한 사항

    - 농  가사도우미 지원 상자 선정기 (우선지원 기 )

    - 지역농  농․가사도우미 인력지원단 구성․운

    - 가사도우미 지원 상가구 선정 원회 구성․운 (필요시)

    - 도우미 활동상황 확인

    - 기타 사업을 효율 으로 추진하기 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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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 앙회는 분기별로 지역농 별 농․가사도우미 신청  지원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지역농 은 익년 1월말까지 사업비 집행 련 정산을 완료한 후, 농 앙회로 보고

  ○ 농 앙회는 사업비 집행 련 정산과 사업 련 통계를 익년 2월  농림축산

식품부에 보고

  ○ 농 앙회는 사업의 효율  추진을 해 도우미 교육을 체 는 지역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비용은 농 앙회 별도 사업비로 집행

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1. 사업신 청  단 계

  농림축산식품부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지침」 작성  배포

  농 앙 회  

  ○ 사업지침  ‘9. 기타사항’에서 제시한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달  홍보

  지역 농

  ○ 내 농업인을 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조하여 사업 홍보 

  ○ 연  농도우미 신청 수

  ○ 년도 연말까지 가사도우미 사업 상자 발굴  상자 선정 완료

 2. 사업 상 자  선정 단 계

  농 앙 회   지역 농

  ○ 세부선정기  설정  지역농 에 시달

   - 「 농  가사도우미 지원 상자 선정기 (우선지원 기 )」 설정

  ○ 농  가사도우미 신청자에 해 차에 따라 지원 상자 최종 선정 

    - 농도우미 연 , 가사도우미 년도 말까지 지원 상자 선정

 3 . 세 부 계 획  수 립   시행단 계

  농림축산식품부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지침」 작성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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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 앙 회  

  ○ 사업지침  ‘9. 기타사항’에서 제시한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달  홍보

  지역 농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지침  농  세부사업지침에 따라 사업 추진 는 별도 

세부사업지침을 수립하여 시행

 4. 자 배 정 단 계

  농림축산식품부

  ○ 연간 산배정계획 수립(분기별)  농 앙회 통지

  농 앙 회

  ○ 분기별 소요자  요구(농림축산식품부)  지역농  배정

 5. 이 행 검단 계

 《사후 리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실태 지도․ 검(상․하반기 각 1회)

  ○ 사업비 정산(농 앙회 정산 보고 완료 후)

  농 앙 회

  ○ 사업추진실태 수시 지도 검

  ○ 사업실  분기별 보고

  ○ 사업비 정산  련 통계 보고(익년 2월까지 완료)

  지역 농

  ○ 도우미 인력지원단을 운 하고, 견시 활동상황을 수시 검

  ○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는 본 지침에 따라 제재

  ○ 사업비정산  정산결과를 계통사무소를 거쳐 농 앙회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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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재 》

  ○ 도우미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에는 국고지원 을 즉시 회수하고 향후 선정

상에서 제외

Ⅳ. 2016 년도 사업신 청  수 요 조 사  기타 사항

  ○ 지역농 은 사업연도 개시(1월)부터 가사도우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조하여 년도 연말까지 사업 상자 발굴  상자 선정 완료

   - 연도  가사도우미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추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가구가 

직 방문 는 화로 신청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지역농  사업

담당자가 직  신청서를 작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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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화번호

핸드폰

농

도우미

신청인 

기재사항

사고․질병 

발생일

사고질병

내용

농작업사고, 교통사고

기타사고, 질병

신청사유

작업종류 작업장소

신청일수 희망시기

가사

도우미

신청인

기재사항

신청사유 희망서비스

신청일수 희망시기

도우미
내 역
(본인

추천시 
신청인

기재)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도우미 선정

통보일시

ㅇ 상기와 같이 ( 농·가사)도우미를 신청하며  사항에 해 책임을 지겠음

 ㅇ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련하여 

사업 상자 선정기 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v  사업신청과 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v  사업신청과 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v  사업신청과 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신청 리인     성명          (인)

O O 농 조 합 장  귀 하

※ 농도우미 신청 구비서류

 1.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택 1

[별지 제1호서식]

농․ 가 사 도우 미 이 용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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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후 계 농업경 인 육 성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농림축산식품부 경 인력과입니다.

담 당기 담 당과 담 당자 화 번 호

농림축산식품부 경 인력과
과  장 김연백

사무  박경희
044-201-1532~3

농 은행
농업 융부

정책자 지원
차  장 이승욱 02-2080-7583

시․도, 시․군․구 농정 담당 부서

Ⅰ. 사업개 요  

 1. 목   추 진 방 향

  ○ 목

    -  농업 발 을 이끌어나갈 비 농업인  우수 농업경 인을 발굴하여 교육, 

컨설 , 농자  등 종합 인 지원을 함으로써 정  농업인력을 육성

    * 안정 인 창업을 돕기 해 개별 경 체의 상황에 맞는 교육, 경 ․기술 

컨설  등을 선발 시로부터 7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제공

 2. 근 거 법 령 :  농어업경 체 육성  지원에 한 법률 제10조(후계농어업경

인의 선정  지원)

 3 .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단  : 백만원)

구   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합   계 2,960,630 101,200 101,200 101,200 101,200

융   자 2,960,630 101,200 101,200 101,200 101,200

 ○ 후계농업경 인

   - 융  자
2,960,630 101,200 101,200 101,200 101,200

Ⅱ. 2015년 사업시행요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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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 상 자

  ○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에서 사업계획서와 련서류를 제출하고 특별자치 

도시자, 시장․군수․구청장이「후계농업경 인심사 원회」 는 「농어업․

농어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 ‘농정심의회’라 한다)」를 거쳐 동 사업

상자로 선정한 자

  ○ 다만, 다음 사항  어느 1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선정에도 불

구하고, 사업 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선발 심사 과정에서 문평가기 을 통해 사업수행 능력과 

타당성을 검증받지 않은 자

   - 지방자치단체의 추천 이  사업계획서에 한 융기 의 출 심사를 통해 

출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자

   - 융기 에 연체 인 자 는 산 등으로 법 인 면책을 받아 회생 인 자

   - 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리규약」에 따라 연체, 변제, 융질서

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기타 허  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출자 을 융자 목 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 융기 의 출(보증)한도 과로 더 이상 출이 어려운 자 

   - 사업신청일 기  농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업 ( 業的) 직업 보유자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 농  등 조합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출연기  등

     다만, 선거 는 에 의하여 선임된 비상근 근로자는 제외

   - 이미 창업․후계농업경 인으로 선정되어 자 을 출받은 자 는 창업․

후계농업경 인 지원을 자진포기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 지원 자 격   요 건

  (1) 연령 : 신청연도 재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인 자

    *「농어업경 체 육성  지원에 한 법률」시행규칙 개정('13.3.24)에 따라 3월이후 추가 

모집부터 연령 상한을 ‘만 50세 미만’으로 용  

    * 다만, 만 18세는 미성년자로 농 은행 여신규정상 출이 제한될 수 있음

  (2) 병역 :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포함) 는 산업기능요원 편입 정자*

    * 2014년도 후계농 산업기능요원 배정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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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분 야 세 부  지원  상

토지구입  임차, 

낙농분야 추가 쿼터 

구입

∘ 축사 신축용 토지  지․사료포 조성용 토지 구입비  임차보증

(3년 이상 임차에 한함), 낙농분야 추가 쿼터 구입비

 * 축사신축용 토지는 사업주 기 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

으로 축사 신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경매 는 공매에 의한 농지구입비도 포함

  (3) 농경력 : 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교육실  : 학의 농업 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 거나 시장․

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 에서 련 교육을 이수한 자 

  (5) 경 정보등록 : 농어업경 체 육성  지원에 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

경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 정자 포함)

 3 . 지원 상   자 의  사용 용 도

  가 . 창 업기반 조 성 비 용

   (1) 경종분야

지원 분 야 세 부  지원  상

농지구입  임차

∘ 농지법 제2조제1호의 ․답, 과수원, 그 밖에 법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구

입비  임차보증 (3년 이상 임차에 한함)

 * 경매 는 공매에 의한 농지구입비도 포함

시설설치  임차

∘ 하우스․온실 설치, 과원조성, 버섯 재배사․ 장시설․ 수(농업용 

정 포함)시설 등 농기반 시설의 설치  임차

  * 기존 농시설물 구입비  임차보증 (3년이상 임차에 한함) 지원

  * 다만, 임업후계자 지원 상 품목은 제외(「임업후계자 요건의 기 」

(산림청 고시))

가공시설

∘ 농식품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가공시설 설치 등

  *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가공시설은 후계농업경 인이 재배·

생산한 농식품에 한 함

운 자

(정보화)

∘ 홈페이지 개발, 컴퓨터 등 산장비 구입 등 정보화 진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  등

∘ 묘목  종자(화훼묘 포함) 구입 등 농업 창업 경 에 소요되는 자

  * 운 자 은 사업계획 자   융기 이 출 승인한 액(실

출액)의 20% 이내

   (2) 축산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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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분 야 세 부  지원  상

 * 추가 쿼터구입비 지원은 낙농수 조 의회 사무국의 국 

쿼터이력 리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 한한다. 

시설설치  임차

∘ 축사신축  기존 시설․개보수, 오․폐수 처리시설 등 축산

기반 시설의 설치  임차

 * 기존 축사 구입비  임차보증 (3년 이상 임차에 한함), 경매 

는 공매에 의한 축사구입비 지원

운 자

(정보화)

∘ 홈페이지 개발, 컴퓨터 등 산장비 구입 등 정보화 진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  등

∘ 종축  사료 구입 등 농업 창업 경 에 소요되는 자

  * 운 자 은 사업계획 자   융기 이 출 승인한 액

(실 출액)의 20% 이내

  나 . 농업 교 육 ․ 컨 설  비 용

   (1) 농림축산식품부가 주 하거나 지정한 교육기 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참여시 교육비 지원  

     - 해당 교육기 에서 발 한 수료증을 제출하는 경우 보조  지원 

   (2) 농업창업계획 수립, 농업생산 기술  유통․가공분야의 문 인 기술 

문제와 일상 인( 장애로 기술) 문제 해결 등을 한 경  컨설 업체의 

자문 비용 지원

  다 . 융 자 제 외  상 사업

   (1) 배우자,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소유 농지, 하우

스․축사 등 시설물 구입 는 임차보증 . 다만, 형제자매라도 세 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해서는 시장․군수․구청

장이 정상 인 매매 는 임차로 인정된다고 단하는 경우에는 출 가능

   (2) 한(육)우 구입자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잠정 지원 단)

    * 기존 낙농가  납유 쿼터와 납유처를 추가로 확보한 경우의 유우 자 은 지원

   (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  이용 시에는 기 지 액(계약 , 도 , 잔

)에 한 보증지원

   (4) 농기계 구입자 (농기계 임 사업에 포함된 품목만 해당된다.)

 4. 지원 형 태 ( 융 자 ,  보 조 )   사업의 무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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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창 업기반 조 성 비 용

   (1) 재원 : 융자  100%(이차보 사업)

   (2) 출한도

    ○ 최  2억원(운 자 은 사업계획 자   융기 이 출 승인한 액

(실 출액)의 20% 이내)

     * 실제 출 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신용상태 등에 한 출취 기 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 다만, 낙농분야는 자부담으로 쿼터를 확보한 경우에 한함

   (3) 출기간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4) 출 리 : 연리 2%

<후계농업경 인 자 지원방식>

○ 후계농업경 인의 창업독려  산집행률 제고를 해서 선입선출 형태의 총 자

Pool제로 운용

 - 자 신청을 먼  하는 후계농업경 인에게 자 을 우선 배정하되, 후계농업경 인은 사업 

상자로 선정된 지 2년(선정연도 포함)이내에 자 출이 이루어져야 함

  ․다만, 사업 상자 선정 당해 연도에 사업계획(변경된 사업계획 포함) 자   

융기 이 출 승인한 액의 40% 이상을 출받은 경우에 한하여 총 3년간 2억원 

한도내에서 분할신청 가능

   * 산부족의 사유로 자 을  지원 받 지 못할 경우 차후연도에 자 신청 가능

  나 . 농업 교 육 ․ 컨 설  비 용

   (1) 재원 : 농업교육  농업경 컨설  산

   (2) 지원내용  

     ○ 교육 :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가 주 하는 농업생산

기술․경 ․마켓  등 련 교육 이수 시 교육비 일부 지원

     ○ 컨설  : 창업계획서수립, 농업생산 기술  경 문제 해결을 한 컨설  

신청시 컨설 비용 일부 지원

      * 교육, 컨설  지원 차  방식 등의 세부사항에 하여는 별도 지침 안내

  다 . 융 자 방 식

   ○ 후계농업경 인으로 선정된 후 2년(사업 상자 선정 당해 연도에 사업계획 

자   융기 이 출 승인한 액의 40% 이상을 출받은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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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 이루어진 사업에 해 융자

   ○ 상 : 농지  축사 신축용 부지구입, 기존 축사구입, 시설설치, 농식품 

가공․제조 사업, 묘목․종근(화훼묘 포함) 구입, 사료 구입, 낙농분야 추가 

쿼터구입 등

   ○ 사 에 융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추진계획서(시․군․구 발 ), 「공인

개사의 업무  부동산거래신고에 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담보물 증빙서류를 출취 기 에 제출

    - 사  출 규모는 체 출 의 70% 범  이내로 하되, 출  잔액은 

소유권 이  등기 후에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부동산가격이 명시된 

등기부등본상의 거래 액을 확인․정산한 후 출

    - 사업 완료 후 사업시행기 (시․군․구)은 「사업추진실 확인서」를 발

하여 출취 기 에 통지

   ○ 사후에 융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추진실 확인서(시․군․구 발 )를 

출취 기 에 제출

     * 사업 상자가 사업진행 련 증빙자료( 수증 는 세 계산서, 융기  거래자료 등)

를 시․군․구에 제출하고, 시․군․구는 이 자료들을 첨부하여 「사업추진실

확인서」를 발 함

   ○ 사업추진의 기성률에 의한 분할 출 신청시에는 ① 담보물 증빙서류(단, 

담보희망 액에 상응하는 담보물일 것), ② 사업공정률을 증빙하는 「사

업추진실 확인서」를 출취 기 에 제출

 라 . 농림수 산업자 신 용 보 증 기 ( 농신 보 )  보 증 지원

  (1) 지원 상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신용

보증규정 제4조에서 정한 농림수산업자로서 농신보 보증지원을 받기 해

서는 재 농에 종사할 뿐만 아니라 농 조합원 가입자격을 갖춘 자

  (2) 후계농업경 인으로 선정된 자에 해서는 농신보 간이심사 용이 가능한 

2억원 이하 출에 해 출 의 90%까지 보증지원하고, 잔여 10%는 해당 

융기 이 보증(개인 신용 출 한도 필요)

  (3) 이미 발생된 채무의 회수를 한 채무( 환 포함)는 보증제한 상임 

  (4) 기타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법령과 규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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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출  취 기

  (1) 농 은행(지역조합 포함), 우리은행, 북은행, 제주은행, 수 앙회 등

    ○ 농  : 농 은행에서 총 하되 실제 출은 일선조합에서 수행 가능(경종 

농업분야는 농 , 축산분야는 축 에서 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상자가 

희망할 경우 변경 가능)

    ○ 농 은행 이외의 융기  : 해당 융기 에서 동 사업의 융업무 신청 

 사업 주 기 의 승인 시 가능

  (2) 출취 기 은 융자  지 ․회수  이자 징수에 한 업무를 자 지원

상자의 편의를 해 일선 조합이나 지 으로 하여  수행토록 조치

 6 . 후 계 농업경 인  지원 제 도 용  종 료   자 격  취 소  등

  (1) 후계농업경 인 선정 후 7년이 경과 시 후계농업경 인 지원제도 용종료

    * 7년 경과 시 지원 종료는 교육, 컨설  등의 지원이 종료된다는 의미로 후계농업

경 인 자격은 취소되지 않는 한, 지속 유지

  (2) 후계농업경 인으로 선정된 후 2년 이내에 사업계획상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후계농업경 인 자격을 취소하고, 향후 3년간 후계농업경 인 사업 신청 제한

  (3) 사업신청 당시 자 출 계획을 제출하 으나 이후 시․군․구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 자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출을 실행하지 않은 경우 

련 근거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후 후계농업경 인 자격 유지

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1. 사업추 진 체 계

  (1) 사업주 기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특별자치도지사

  (2)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구청장

  (3) 사업추진 차

   ※ 사업일정 : ①농식품부 : 사업량 배정 → ②시군구 : 사업신청 수(‘14.12.31까지) → 

③시군구 : 추천 상자 선정  시도제출(’15.1.14까지) → ④시도 : 평가의뢰

(1.16) → ⑤평가기  평가실시(1.19～2.13) → ⑥시도 : 추천 상자 선정심의

(2.24) → ⑦시도 : 후계농업경 인 선정(2.26) → ⑧ 시도 : 선정결과 보고

(2.2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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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체계>

����
 ◦ �������	
���	�(��	10�)
  - ���	����

������ (����) → ���	�� �	�
(1~2�)← (����)

 ◦ ����	 !"	#$%&(2�)

   * 문평가기 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순 책정
 ◦ �������	'&(2�)

����
← (����	��(�)

 ◦ �������	 !)(‘14.12.31)
 ◦ *�+,-, ./"	01(1.14)

  * 시도에서 배정한 시군구 할당량의 1.5배수 추천

�������
 ◦ �������	 !(‘14.12.3123)
 ◦ �������	'&	�	
4��5(3�~)

 2. 사업신 청  단 계

  ○ (농식품부)기존 사업실 을 감안하여 각 시도별 사업량(후계농업경 인수, 

사업비)을 확정 통지

  ○ ( 시 도 )시․도지사는 자체 사업추진 계획 마련, 사업 홍보  농림사업통합정

보시스템(Agrix)을 통한 산 리

               * 시도에서는 과거 사업실  등을 감안하여 시군구별 사업량 배정

  ○ ( 시군구 ) 사업신청서 수, 사업성검토(별지 제5호 서식), 신용조사의뢰 등

    - 시군구는 사업신청 련 자료를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에 입력하고, 

사업진행단계별로 리하여야 함

    ※ Agrix에 사업신청 련 자료를 입력하지 않은 지자체가 추천한 사업 상자는 최종 

확정자 명단에서 제외

    - 출취 기 은 시군구의 사업부서로부터 신용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10

일 이내에 사 (事前)신용조사서(별지 제6호 서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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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선정 방 법 >

  평가방법

  �� 시군구에서는 “후계농업경 인 심사 원회”를 개최하여 선정인원의 1.5배수 범  내

에서 신청자 선정, 시도에 신청서 제출

    - 시군구에서는 사업신청자의 출 부 격 여부를 사  검토하여 부 격자는 신청자

에서 제외

    - 평가표에 의한 서면평가 실시

  �� 시도에서는 시군구의 신청서  평가자료를 취합, 문평가기 에 송부

  �� 문평가기 에서는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실시

    - 평가방법 : 서면심사자료 확인  필요에 따라 장확인 실시

    - 평가기간 : 1～2월(1개월간)

     * 평가완료시 평가보고서 제출(도, 농식품부)

  ※ 기타 도별 평가기   평가 원 선정․운용은 평가 주 기 에서 세부 운용계획 

수립

  ○ ( 신청자 )자본조달  투자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소지 

시군구에 제출

    - 신청시기 : ‘ 14. 12. 3 1까 지

    -  수 처 : 주민등록기 지의 주소지 할 읍․면․동사무소. 다만, 농정심

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지자체는 주소지 할 농업기술센터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사업시행 기 )은 지역여건에 맞게 수처 변경 가능 

     * 후계농 산업기능요원은 배정명부를 보유하고 있는 농정착지역(사업장) 는 

정착 정지역(사업장)의 주소지 할 시․군․구에서 수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 계획서, 출신청자료(별지 

제2호 서식), 경 장부(별지 제3호 서식), 경 일지(별지 제4호 

서식), 국민건강보험카드사본, 읍․면․동장 추천서(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은 평가 시 가 되므로 해당되는 자는 제출)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할 것

 3 . 사업자  선정 단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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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계농업경 인 선정

  �� 시도에서는 “후계농업경 인 심사 원회”를 개최하여 후계농업경 인 선정(2월)

   - 시도의 “후계농업경 인 심사 원회”에서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기 에 따라 후계농업경 인을 선정하되, 평가 수 60  

이상인자 선정

     * 다만, 평가 수 후순 가 선정될 경우 선정사유를 농식품부에 사후 보고하여야 함

   - 시군 구 별 로  선정 하 되 , 평가 수 , 상 자  등 을  고 려 하 여  “후계농업경 인 심사

원회”에 서 시군 구 별  할 당량 변 경 가 능

  《읍 면 동 》

  ○ 읍․면․동장은 사업신청자  서류심사를 통해 후계농업경 인 자격요건  조건 

정여부, 융기 의 출가능 여부에 하여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추천

   - 읍․면․동장은 사업신청자 명단을 출 취 기 에 통지하여 출가능여부 

 출규모에 하여 확인 요청

   - 사업 상자로 하여  융기 을 방문하여 융상담을 받도록 안내하고,  

융상담을 받지 않은 자는 추천 상에서 제외

  《시군 구 》

  ○「후계농업경 인 심사 원회」를 통해서 후계농업경 인 추천자 결정

<후계농업경 인 심사 원회>

 ○ 목  : 후계농업경 인 선정

 ○ 구성 : 10인 이내(시군구 담당과장, 농  시․군지부, 지역농 ,  한농연 회원 등)

  - 각 시․군에서 행정기 , 출기   농민단체 련자 등으로 구성

  * 후계농업경 인 심사 원의 40%이상을 여성으로 가  구성 

 ○ 운  : 후계농업경 인 선정에 결격사유가 없는지 사  검토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라 문농업

경 인 육성 가능성 등 출 부 격 여부를 집  검토하되, 출 부 격자는 후계

농업경 인 심사 원회 이 에 선정 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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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군수․구청장은 「후계농업경 인 심사 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

에서 배정한 사업량의 150%를 추천

   - 농업계 학교(농고․농 ) 졸업자(사업개시연도 졸업 정자 포함)로서 학교장

의 추천을 받은 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우선 추천

   - 추천 인원의 30% 이상을 농업계학교(농고․농 ) 졸업자  40세 미만인 자를 

우선추천

   - 여성 농업인은 20% 범  내에서 우선 추천

  ※ 농업 이외의 직업을 겸한 자에 하여는 후계농업경 인 추천 상에서 원칙 으로 

제외(다만, 농업회사법인 는 농조합법인에서 비상근으로 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포함)

  《시도》

  ○ 시군구에서 추천한 신청자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문평가기 (농림수

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평가를 의뢰

  ○ 문평가기 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시도의 “후계농업경 인 심사 원회”에서 

농식품부가 배정한 사업량 범 내에서 후계농업경 인 선정

   - 문평가기 의 평가 수 60  이상인자 선정

   - 문평가기 의 평가 수가 동 일 경우에는 여성, 농업계학교 졸업자  만 40

세 미만인 자, 련분야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 순으로 우선 선정

   - 여성 농업인은 20% 범  내에서 우선 선정

   ※ 시도 후계농업경 인 심사 원회에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시군구별 사업량 조정 가능

  《 문 평가 기 》

  ○ 문평가기 은 평가방법, 일정이 포함된 「후계농업경 인 평가운 계획」을 수립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 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심사방법 : 서류심사, 부분 장조사 실시

  ○ 평가결과를 시도에 제출(필요시 시도 농정심의 원회에 참석하여 평가결과에 

해서 설명 가능)

  ○ 평가에 소요되는 소정의 비용은 산으로 지원 가능

  ※ 2015년 후계농업경 인 선정평가 지표는 별도 통지

4. 자 배 정   집 행단 계

  ○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와 출취 기 에 지원계획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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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도  시군구)  사업 상자에게 출 을 통지하고 사업추진 독려

    - 시장․군수․구청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농림

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 제53조제7항에 따라 지실사 후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추진실 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출 취 기 에 통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상자가 사업추진  소요자  지원을 요청할 

경우 사업추진계획(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의 사업추진 일정과 “후계농업경

인 경 교육 수료증”을 제출받아 수료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사업

추진계획(확인)서를 발 하여 지원 상 농업인이 출받을 수 있도록 함

      * 후계농업경 인 경 교육 수료증은 최근 3년 내 발행된 수료증까지 인정

  ○ ( 출 취 기 )  자  pool제에 의하여 출한도를 총 하여 리하되 출이 

필요한 경우 계통조직에 자  배정 

    - 출취 기 은 해당 후계농업경 인 사업주 기 에서 발 한 사업추진실

(계획)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출을 시행

    - 출취 기 의 출지원에 한 사항은 원칙 으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과 「농림수산정책자 출업무규정」에 의함

    - 출취 기 은 융자  출실 을 사업 시행기 (시․군․구)에 분기 익월 

10일까지 통보하여야 함

    ※ 이자는 연 1회 후취( 출일 기  만 1년 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후계

농업경 인이 분할납부를 희망할 경우 이자납부 시기 조정 가능

  ○ ( 사업 상자) 시․군에서 사업추진실 (계획)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를 발

받아 출취 기 에 제출하여 사업자  출 신청

    - 사업추진확인서에는 자 지원 상자가 출을 받고자 하는 출취 기 을 

명시하여야 하며, 명시된 출취 기 에서만 출 가능

       ․ 사업추진  출 : 사업추진계획 확인서를 발

       ․ 사업추진 후 출 : 사업추진실  확인서를 발

    - 사업추진실 (계획)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 유효하며, 출실행이 

2개월 내에 이 지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추진실 (계획)확인서를 재발  

받아 해당 융기 에 제출하여야 함

    - 확인서를 재발 받기 해서는 당  융기 에서 확인서 발행일로부터 2

개월간 실제 자 출이 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시행기 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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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사신축 등 상당한 날짜(2개월 이상)가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자 지원 

상자는 사업실 에 따른 련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자필로 

서명한 수증 는 세 계산서 등)를 사업시행기 에 제출하고 사업추진

확인서를 발 받아 출 신청

    - 자 지원 상자가 사업추진의 기성률에 의한 분할인출을 받고자 할 경우 

출희망 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사업시행기 에 사업 공정률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사업추진실 확인서를 발  받아 출 신청

< 사업자  출  체 계 >

사업추 진 확인 ( 계 획 ) 서 제 출

(지역 단 조합)

출 기  출 신 청  수

( 출 부 격 검토)

출 심 사 실 시

(농신보, 담보 등 채권보  

조치, 출가능액 산출 )

출  약 정

( 출거래 약정서 등 

융자계약 체결)

사업추진확인(계획)서 

발

( 읍 ․ 면 ․ 동 )

출  지
*운 자  : 채무자

*시설자  : 시설공여자

 5. 사업계 획  변 경

  ○ 선정당시 사업계획에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사  승인

을 받아야 함(별지 제9호 서식) 

 6 . 교 육   컨 설  

  ○ 후계농업경 인 교육은 자율교육방식에서 의무교육 방식으로 변경하여 후계

농업경 인이 자  출  후계농업경 인 경 교육을 이수하여 자 의 사용

방법  정산, 사후 리에 한 충분한 정보를 인지 후 자 수령 토록 의무화

  ○ 경 컨설 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증한 경 컨설 업체를 활용하되, 사업

상자의 경 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 을 이용하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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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계농업경 인의 교육  컨설  비용은 국고, 지자체, 자부담의 분담방식으로 지원

   - 교육비는 후계농업경 인이 선택한 교육과정에 따라 지원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경 컨설 의 경우 별도의 사업지침에 따라 지원

  ○ 교육과정은 후계농업경 인에게 필요한 경 , 품목, 실습, 국내외 연수 등

다양한 교육 로그램을 선정․제공하여 필요에 따라 선택하도록 자율성 부여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후계농업경 인 명단을 통지 받으면 후계농업

경 인을 상으로 사업지침, 사업추진  출 차 등에 해 경 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조치

 7 . 이 행 검단 계

 ( 1)  사후 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후계농업경 인의 안정 인 농정착을 하여 융자  

지원연도부터 융자 상환일까지 사후 리(별지 제12호 서식) 실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후계농업경 인으로 선정된 자에 하여 사업추진

계획서의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황을 확

인하여야 하며, 융자 의 사업계획 외 타 용도로의 ․유용, 사업장 이탈, 농

지  시설 매도 등 여부에 해 사후 리 실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융자  회수가 필요하다고 단될 경우 출취 기

에 융자 을 회수할 것을 통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축 , 컨설 업체와 합동으로 후계농업경 인의 

경 실태를 조사, 취소 시 처분사항을 고지하고, 그 결과를 Agrix시스템의 

사후 리카드에 입력 조치

  ○ 후계농업경 인은 농일지와 경 장부를 작성(별지 제3-4호 서식)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후계농 선정 통보시 작성의무 고지)

 ( 2)  제 재

  ○ 시장․군수․구청장은 후계농업경 인에게 다음과 같은 취소사유가 발생하

을 때는 즉시 장 확인(별지 제8호 서식)

   ① 융자  상환기일 이 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다만, 사업장 일부를 매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농에 종사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단할 때에는 당해 일부 매도 액에 상응하는 융자 을 

상환하고, 나머지 융자  잔액에 해서는 당  융자시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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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상환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출취 기 에 일부상환 조치사유를 명기하여 당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 을 회수토록 문서 통지

   ② 시․군․구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체 으로 사업을 변

경하여 추진한 경우 

   ③ 도시 이주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④ 본인의 농업 종사분야와 무 한 사업체를 경 하고 경우

   ⑤ 형사상 소추를 받아 형 집행 인 계로 농에 계속 종사할 수 없다고 단

되는 경우

   ⑥ 공 공 기   회 사 등 에  상 근  직 원 으 로  채 용 되 어  월 정 여 액 ( )  

연 을 받는 경우(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

    - 농한기에 생계보 을 한 일시 취업(3개월 이내)

    - 후계농 사업장에서 출퇴근 거리에 있는 곳에서의 격일․격주 근무 등 후

계농 사업에 지장이 없는 일시 취업

      * 의 단서 조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품목별 특성,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

여 단

   ⑦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후계농업경 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다고 단되는 경우

    (다만, 농업계 학, 학원 등에 진학할 경우 후계농업경 인 자격을 유지하

고 재학기간 동안 매년 1회 이상 재학증명서 징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

될 때는 즉시 사업을 취소하고 지원자  상환 통지와 동시에 출취 기

에 지원자  회수 통지(다만, 무단이주 는 농기반 확보가 불가능한 것

이 확실한 경우 15일 이내)

  - 다만, 사업 상자에게 작목의 특성, 계  특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한 기한을 설정하여 시정할 것을 통보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사업취소 등 조치

 ○ 융자 의 상환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출취 기 에서 정한 기한 내에 원리 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경과일로부터 연체 

이자율을 용

   - 다만, 다음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단하여 융자시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 을 정상상환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출취 기 에 정상상환 조

치사유를 명기하여 당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 을 회수토록 문서 통지

    ․사망․신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기상재해 등으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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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융자 의 일시 회수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한 경우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가 편입 후 6년 이내에 농을 단할 목 으로 

자 을 상환할 경우 기 납부한 이자 등에 해서 연체이자율을 용하여 상

환토록 조치

 ( 3 )  사업장 소 의  이

  ○ 후계농업경 인이 사업장소를 이 하여 농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장소를 이 할 수 있으며, 이  후의 사

후 리는 주소지 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

  ○ 사업장소 이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하 을 때에는 련기 (시․도, 

융자취 기  등)에 통보  보고

  ○ 거주지와 사업장 이  등으로 출취 기 이 변경될 경우 이   할 

출취 기 과 이  후 할 출취 기 은 행정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출 을 이 ․인수(이 ․인수 출취 기 간에 사  의된 경

우에 한함)

 ( 4)  후 계 농업경 인  사업의  승 계

  ○ 후계농업경 인이 사업자  융자 후 사망․신병, 혼인으로 인한 거주지 이  

등의 사유로 농에 계속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후계농업경 인 

자격을 배우자, 직계존비속 는 형제․자매가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

군수․구청장은 승계희망자의 신청에 따라 승계사유를 검토하여 승계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승계시킬 수 있으며,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계기 ( 출취 기  등)에 통보해야 함(별지 제10호 서식)

    - 승계 후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단되거나, 사업목 에 배될 경우 

융자  회수

    - 시장․군수․구청장은 승계자에게 후계농업경 인육성지침에 해 교육 실시

    - 융자 은 승계자 명의로 서류와 보증인을 갱신하여야 하며 융자   융자

조건은 사망한 자 등의 잔여액과 조건 등을 승계( 출취 기 의 여신 련

규정에 합 경우에 한함)

 ( 5)  후 계 농업경 인  확인 서 발

  ○ 시․군은 후계농업경 인 확인서 발  요청받을 경우, 즉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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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후 리 기간이 경과한 후계농업경 인에 한 확인서 발 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사후 리 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하여 농에 종사하고 있는지 

지 확인을 거친 후 확인서(별지 제11호 서식) 발

 ( 6 )  후 계 농업경 인 에  한  지원  강 화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실 이 우수한 후계농업경 인에 

하여 농  발 을 한 투융자 자 을 우선 지원 가능

  ○ 시․도지사는 동 사업지침 이외의 후계농업경 인의 확보와 효율 인 리

를 하여 필요한 사항에 한 자체 계획을 수립 추진

 ( 7 )  행정 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14년도 후계농업경 인 선발결과를 Agrix에 등록

(선정 후 1개월 이내)

  ○ 시․도지사는 사업취소  지원자  회수 황을 Agrix를 통해 농림축산식

품부장 에게 수시 보고

  ○ 출취 기 장은 융자실 과 지원자  회수 불가능한 사업취소자 황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 에게 수시 보고 

 사업 상자

  ○ 후계농업경 인은 별지 3, 4호 서식 는 Agriedu.net의「생산경 정보시스템」

으로 농일지와 경 장부를 작성하여 자 상환일까지 매년(익년 1월말)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 후계농업경 인은 사업시행기 의 방문  확인, 교육 등에 극 조하여야 함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 은 문기 에 의뢰하여 5년 주기로 후계농업경 인의 

경 실태를 조사․분석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장 은 융자 의 목  외 사용방지를 해 시․군의 사업자 

선정 정여부, 겸직․겸업여부, 농지임의 매도 여부 등을 검 실시

    - 시․도, 농 은행 등 계기 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8월 ) 





������

Ⅳ. 소 득 보





- 747 -

구   분 2012년까 지 2013 년 2014년 2015년 2016 년이 후

합  계 11, 08 5, 3 44 723,630 794,030 1,009,146 3,695,800

국  고 11, 08 5, 3 44 723,630 794,030 1,009,146 3,695,800

ㅇ고정직불 6,910,985 698,400 774,000 845,000 2,475,000

 - 국  고 6,910,985 698,400 774,000 845,000 2,475,000

ㅇ변동직불 4,174,359 25,230 20,030 164,146 1,220,800

 - 국  고 4,174,359 25,230 20,030 164,146 1,220,800

46 소 득 등 보 직 지불 제

▶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입니다.

담 당기 담 당과 담 당자 화 번 호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단  장 심재규 

사무  이진희

044-201-1771

044-201-1776~7

(지자체 업무담당자 상담) 농가소득안정추진단 044-201-1781

Ⅰ. 사업개 요

 1. 목

  ○ 시장개방 폭 확  망 등으로 우려되는 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등의 소득

안정 도모

  ○ 직불  지 을 통한 농지의 기능과 형상 유지로 농지의 사회  편익을 확보

하고, 식량자 률 제고에 기여

 2. 근 거 법 령

  ○ 농업소득의 보 에 한 법률 제3조

 3 .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단  : 백만원)

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1. 사업 상 자 ( 농업소 득 의  보 에  한  법 률 제 6 조 )

  ○ 「농어업경 체 육성  지원에 한 법률」(이하 경 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 체로 등록한 자로서 「농업소득의 보 에 한 법률」(이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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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상에서 제외되는 농지>

① 「하천법」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단, ’05~’08년 기간   직불 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 받은 농지로서 등록

신청하는 직 연도까지 보상받지 않은 농지분에 해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 상으로 인정

제5조에 따른 논농업소득보 직 지불  지 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

하는 농업인등

  ○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등직 지불 (이하  

직불 )의 지 상자가 될 수 없음(다만, 아래 ③과 ④의 경우에는 해당 

농지분에 해서만 지  제외) 

   ① 신청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 액이  직불  지 상자 등록 신청 년도

를 기 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②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 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 휴경으로 신청한 면 을 제외하고, 논농업에 이용(경작)하는 농지면 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는 지 상에서 제외(면 계산시 타 시·군·구에 등록신청한 면 은 포함) 

   ③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 농지분)

   ④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유하는 자(해당 농지분)

   ⑤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불  지 상자의 등록제한 기간 인 자  

 2. 지원 자 격   요 건

  ○ ( 상농지 요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법에 따른) 농지(법 제5조)

    * 경 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 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 재 벼, 연근, 미나리, 왕골 그 밖에 농업인등이 소득증 를 하여 재배

하는 농작물 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휴경 포함)

   - 단, 1997년 12월 31일 이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 상 농지에 포함

    ①「농어 정비법」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나, ②「자연재해 책법」제2조제2호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불가

피하게 논농업이 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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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지법」제34조·제35조 는 제43조에 따라 농지 용허가를 받거나 농지 용

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 용 의를 거친 농지(농지 용허가·신고· 의가 의제(擬制)

되는 경우 포함)

   * 단,  직불  지 상 농지를 타 용도로 일사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

신청하는 연도에 사용허가가 종료되고, 농지로 원상 복구하여 당해 연도에 논

농업에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 상 농지로 인정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는 공업지역의 농지

   - 「산업입지  개발에 한 법률」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의 농지

   - 「택지개발 진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 정지구의 농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 단, 등록하는 연도의 직 연도까지 지구·지역의 농지  보상 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해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지 상 농지로 인정

④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한 농지로서 등록제한기간(5년 이내)에 

해당하는 농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법 시행령 제5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같은 시·군·구(연 한 시·군·구 포함)에 소재하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같은 시·군·구(연 한 시·군·구 포함)에 소재하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 체법 제16조 는 제19조의 농업법인’(이하 농업법인)

 ② 연간 농산물 매 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4천5백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③ 등록신청 연도의 직  1년 이상 주소 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 으로 다른 시·군·구  연 한 읍·면·동 내의 농지 포함)를 

직  1년 이상 경작한 자

        

  ○ (지 상자 요건) 농업경 체 등록자   직불  지 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  농작업 일부 탁 포함)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

   - 도시 거주자
*

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이어야 함

    * 「농어업·농어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의 농 (이하 기본법상 농 ) 외의 지역에 

주소 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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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형상  기능 유지’(농업소득법 시행령 제7조)>

 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 리할 것

 ② 이웃 농지와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리할 것 

 ③ 이웃 농지의 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 를 제거할 것

 ④ 농지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 리할 것

   - (신규신청인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05~’08년 기간   직불 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 받은 자 이외의 자

    ① 경 체법 상 후계농업경 인으로 선정된 농업인, 「한국농어 공사  

농지 리기 법」(이하 농어 공사법)상 업농업인 는 업농육성 상자

로 선정된 농업인

    ②  직불  지 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  3년 기간   직불  

지 상 농지에서 1년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농업인등

    ㉮ 농업인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면 (휴경하는 경우 면 산정에서 제외)에 하여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연도별 매 액이 120만원 

이상

    ㉯ 농업법인 : 5만제곱미터 이상의 면 (휴경하는 경우 면 산정에서 제외)에 

하여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연도별 매

액이 4천5백만원 이상

    ③  직불 의 지 상자로 등록하는 직 연도까지  직불  상자로 등록

는 수령하 거나 등록연도에 지 상자로 등록한 자가 사망, 뇌사 정

(「장기등 이식에 한 법률」제16조), 그 밖에 농식품부장 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해당농지에서 논농업에 계속 종사(휴경 포함)하는 

배우자 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사망 등 직  1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한 농업인

      * 단, 다음연도부터 지 상자로 인정되기 해서는 등록하는 연도에 기본법상 농 에 주소

를 두거나, 농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이어야 함 

      * 불가피한 사유( 시) : 고령, 환, 수감 등으로 농업경 이 불가능한 경우

   - (기존 수령자) ’05~’08년 기간   직불 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 받은 자 

  ○ 지  요건

   - (고정직불 ) 지 상자가 지 상 농지에서 ’01년 이후 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 

는 다른 작물로 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 하되, “농지의 형상 

 기능유지 요건” 미충족시 부 는 일부 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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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화학비료 사용기 ’(농업소득법 시행규칙 제9조)>

 ① 농약 : 식품의약품안 처장이 고시한 생산단계의 농산물에 한 유해물질 잔류 

허용기

 ② 화학비료 : 농 진흥청장이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시비량(施肥量) 기

<‘15년 변동직불  지 단가 산정(80kg 기 )>

【(목표가격 - 당해연도 수확기 평균 값) × 0.85】 - 고정직불  단가(80kg 기 )

 ① 목표가격 : ‘13~’17년산 은 188,000원/80kg으로 고정(농업소득법 제11조)

 ② 고정직불  단가(‘14년산) : 14,286원/80kg(≒900,000원/ha ÷ 63가마)

   ※ ’15년산 의 고정직불  단가 : 15,873원/80kg(≒1000,000원/ha ÷ 63가마)

   - (변동직불 ) 고정직불 의 지 요건을 충족하고 상농지에 물을 가두어 을 

생산하되, 농약  화학비료의 사용 기 을 수하여야 함

   

  ○ ( 지 상한면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 단, 25인 이상의 농업인으로 공동 농조직을 구성하여 운 하는 농업법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장 이 정하는 기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0ha

 3. 지원 형 태   기

  ○ 지원 형 태   재 원

   - 고정직불  : 지방자치단체 보조(국고 100%), 농어 구조개선특별회계

   - 변동직불  : 직  수행, 농업소득보 직 지불기

  ○ 지원  기

   - 고정직불 (지  시기 : 12월)

    · 지원단가(평균) : 1백만원/ha

      * 농업진흥지역 안·밖의 농지에 한 지 단가는 향후 고시 정(’15.3)

    · 농가당 지 액 : 지 단가(원/㎡) × 상농지면 (㎡)

      * 필지별로 지 액을 계산하여 10원 미만 사 후 개인별로 합산

   - 변동직불 (지  시기 : 3월)

    · 지 기  : 당해연도 수확기(10월~익년 1월) 의 평균가격이 발동 기 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 지 단가 :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평균 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  평균단가를 차감하고 남은 액

 

    · 농가당 지 액 : 변동직불  지 단가(원/80kg) × ha당 생산단수(63가마

/ha) × 벼 재배면 (ha)   * 10원 미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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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1. 사업신 청 단 계

사업시행지침 수 립  

 련 기  통 지
→ 세 부 계 획  홍 보 → 사업신 청

농식품부 ( 1월 )

농식품부 ( 1월 ～ )

시· 도( 시· 군 · 구 )   

련 기  수 · 홍 보  

계 획  수 립 · 실 시( 1월 ～ )

농업인   

농업법 인 ( 3 .2～ 6 .15)

   *  농식품부 홈페이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참조

  ○ 사업 신청 시기  방법

   - 농식품부 장 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 소재지 할 읍·면·동장 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 리원(이하 농 원) 사무소장에게 신청서류를 갖추어 농업

경 체 등록과 통합하여 등록 신청

   - 사업 신청 기간 : 2015. 3. 2 ~ 2015. 6. 15

   - 신청 공고 : 수일 7일 이 까지 보·공보·게시 ·일간신문  하나 이상 

 인터넷에 공고

   - 경작농지가 같은 시·군·구(자치구) 내 2개 읍·면·동에 있는 경우 면 이 가장 

넓은 읍·면·동장 는 주민등록지 농 원 사무소장에게 제출

     * 등록신청 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하여 있는 경우에도 가장 넓은 읍·면·동장 는 

주민등록지 농 원 사무소장에게 제출

   -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을 기 으로 다른 시·군·구  연 한 읍·면·동 내의 농지

를 경작하는 경우에도 가장 넓은 읍·면·동장  농 원 사무소장에게 신청하고, 

등록신청서 첨부서류만 내경작자
*

기 에 따라 처리 

     *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 소재지 할 시·군·구 내에 주소를 둔 신청인(신청인 주소 

읍·면·동을 기 으로 다른 시·군·구  연 한 읍·면·동 내 농지 경작 포함)

  ○ 수증 배부 

   - 읍·면·동장 는 농 원 사무소장은 농업인등이 등록신청서  첨부서류를 갖

추어 수할 때에는 농업소득보 직 지불  등록신청서 수증을 작성·제출

토록 하고, 수번호 기재 등 확인 후 수증 하단부를 취하여 배부

     * 등록신청서 수증 리 장에 수여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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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필요  서류 비  고

�

상농지 
련

① ’98~’00년 기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빙

 - 농지소재지의 마을 이장과 거주자* 3명이 서명한 확인서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계 이외의 자로 한정

 ① - I) 농업소득법 제5조제1항제1호 단서  제3호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련 기  등에서 발 한 
보상 을 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② 농업소득법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 ’97년 이 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
는 서류

  * 가경작 계약서, 간척지 사용료 납부자료, 토지 장, 농지원부, 
한국농어 공사 는 지자체에서 확인한 서류 등  1개

 - ’98~’00년 기간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단된 농지임을 증
명하는 서류 

  * 경지정리 편입확인서, 공구별 공처리 확인서, 재해보상 
 복구비 지원 확인서 등  1개

신규 농지만 해당
(’05~’14년까지 1회이상 
 직불 을 정당하게 
수령한 농지는 생략)

�

지 상자 
련

① (신규신청인) 농업소득법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도시 거주자는 농업을 주
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② 부분)의 증빙서류 참고

  ㉮ 후계농업경 인, 업농업인, 업농육성 상자(2030세  
농지지원 상자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입증서류

  ㉯ 등록 연도의 직  3년 기간  1년 이상  직불  지 상 
농지 1천제곱미터 이상 경작 농업인  5만제곱미터 이상 
경작하는 농업법인(휴경 면 은 산정 제외)의 경우 그 증빙서류

    - 신청자 명의의 농지원부, 토지 장, 임 차계약서 등  

  ㉰ 등록 연도의 직  3년 기간  1년 이상  직불  지 상 
농지에서의 연간 농산물 매 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는 4천5백만원 이상인 농업법인인 경우 그 증빙서류(등록
신청자 명의의 다음 서류  1개)

    - RPC 산출력물· 입  내역 수증 는 RPC 공식 
기 명의 직인이 힌 매 증명 확인서 

    - 소규모 도정공장 매시 입 받은 계좌이체내역(간이 수증 제외)

    - 행정기  는 농 에서 발행한 공공비축미곡 매입실

    - 농수산물도매시장 출하 매  입  내역 수증 등

    - 농산물 구입처에서 발행한 세  계산서 등(간이 수증 제외)

    - 자상거래 입 통장 거래내역 사본  내역서류 등

  ㉱  직불  상자의 사망(뇌사 포함), 고령, 환, 수감 등
으로 인한 승계의 경우 그 증빙서류

    - 사망진단서 는 주민등록등본, 「장기등 이식에 한 법률」에 
따른 뇌사 정서, 고령으로 인한 농승계 확인서(이장 
등), 환에 한 진단서, 수감확인서 등

    - 직계존비속(직계비속 배우자 포함)으로 1년 이상 동일주소
임을 증빙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산확인이 안되는 경
우만 제출

면  계산 : 타 시·군·
구 농지가 있는 경우 
합한 면

‘14년 ㉮~㉰  어느 하
나에 해당하여 등록된 
자가 같은 요건에 따
라 등록하는 경우 증빙 
서류 면제

승계받은 사람이 다음 연
도부터 계속하여 지
상자로 인정되기 해서
는 등록하는 연도에 기본
법상 농 에 주소를 두
는 농업인이거나, 농  
외 지역에 주소를 두고 

  ○ 신청시 제출 서류

   - 농업경 체  등 록 신 청 서*
  련 첨 부 서류 * *

를 갖추어 제출

     * 경 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개인) 는 제2호(법인) 서식

** 읍·면·동장이 농업경 체등록정보, 농지원부, 토지 장 등본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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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료 목 으로 등록자가 주소를 이 한 경우 : 이장 확인서, 
입원 증명서 등

    - 농업인증명 : 1천제곱미터 농지경작, 연간 농산물 매
액이 120만원 이상, 1년  90일 이상 농업 종사 등을 

증명하는 서류(1개 선택)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임을 증빙하는 서
류 제출

② (기존수령자) ‘05~’08년 기간   직불 을 1회 이상 정당하
게 지 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도시 거주자는 농업을 주
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 도시거주자(기본법상 농  외 거주) : 다음  1개

  · 경작 면  증빙(연  시군구 포함) : (신청자 명의) 농지원부, 
토지 장, 임 차계약서, 사용 차 계약서 등

  · 농산물 매액 증빙(등록신청 직 연도 는 당해연도 매액)

    - RPC 산출력물· 입  내역 수증 는 RPC 공식 
기 명의 직인이 힌 매 증명 확인서 

    - 소규모 도정공장 매시 입 받은 계좌이체내역(간이 수증 제외)

    - 행정기  는 농 에서 발행한 공공비축미곡 매입실

    - 농수산물도매시장 출하 매  입  내역 수증 등

    - 농산물 구입처에서 발행한 세  계산서 등(간이 수증 제외)

    - 자상거래 입 통장 거래내역 사본  내역서류 등 

  · 내 도시 거주자 증빙 : 1년이상 내 거주(주민등록등본 등)와 
1년 이상 경작(신청자 명의 ‘14년도 농자재 구입 는 농산물 
매 수증, 계약재배 수증, 1년 이상 경작확인서 등) 증빙

산시스템에서 확인이 가
능한 경우,  ‘05~’08년 기간 
 정당 수령 증명서류는 
제출 생략 

‘14년에 기존 수령자에 
해당하여 등록된 자가 
같은 요건에 따라 등록
하는 경우 증빙 서류 면
제
(다만, 도시 거주자의 
경우 직  연도와 주소
지 변동이 없거나, 내
에서 주소지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 한정)

�

경작사실 
증명 련

① (경작사실 확인서) 내  외 경작자 모두(서식 추후 배포)
  * 휴경으로 신청하는 필지는 경작사실 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

② ( 농기록) 내 경작자는 다음의 1개 이상, 그 외의 자는 2
개 이상의 서류

  ㉮ 농산물의 매 증빙 서류(�-①-㉰   �-②의 농산물 
매액 증빙 서류 참고)

  ㉯ 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매 증빙 서류(세 계산서, 카드 수증, 
행정기 (농 )에서 농자재를 공 받은 확인서 등)

  ㉰ 종자·육묘 등의 구매 증빙 서류(정부보 종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는 탁계약서 등)

  ㉱ 벼 등의 계약재배를 확인하는 서류(RPC와 농업인 간 계약서, 
일부 탁 계약서 등)

  ㉲ 기타 증빙 서류(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농업시설 설치 수증,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기계 구입 수증 등)

  * 수증 등 모든 증명서류 : 신청자 명의의 등록신청 직 연도 
는 당해 연도분만 인정됨

  * 마을 공동으로 구입한 농자재·종자 구입 등 농기록은 
해당 읍·면장 는 이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

  * 2개 이상의 서류란 ㉮~㉲ 5개  2개(  : ㉮의 매액 증빙
서류와 ㉯의 농자재 구매 증빙서류 각 1개씩 2개)를 의미함  

‘14년과 신청 상 농지가 
같고, ’14년과 ①  주소지가 
같거나, ② 내에서 주소
지 변동이 있었거나, ③ 
‘14년에 외 경작자 다
가 주소를 이 하여 내
경작자가 된 경우에는 증빙
서류 면제

�

기타 서류

① 농업 외의 종합소득 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소득세법」제4조에 따른 소득 액증명원 등 련 서류

②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 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임 차계약서(원칙, 권장), 농장주 확인서, 농지사용료 입
증, 임차비용으로 제공한 농산물 택배 수증 등 농지 소유
주가  직불  신청인의 경작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단할 수 있는 서류

  * 국·공유지는 임 차계약서 등 련 법령에 따른 확인서류 
반드시 제출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
득 액 련 자료 확인에 
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
출 생략 가능(신청인이 등
록신청서에 서명)

‘14년에 무단 유가 아닌 것
으로 확인된 농지로서 농지 
소유·임차·임 권 등의 변화
가 없으면 ’15년에는 제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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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등 록 신 청 서 수 ( 산입 력)   정 보 공 개  단 계

  ○ 등록신청서 산입력(2014.3.2~6.20) : 읍·면·동장 는 농 원 사무소장

   - 농지 소재지 할 읍·면·동  주민등록지 농 원 사무소 담당자는 등록신청서

의 항목별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구비여부를 확인하고, 산 입력

  ○ 지 상 농지 해당 여부(법 제5조), 지 상자 자격요건(법 제6조), 경작자

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7조) 확인 

  ○ 등록신청자 정보공개 : 농식품부 는 시·군·구(법 제31조  법 시행령 제21조)

   - 정보공개 내용 :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

   - 공개 기간  방법 : 농식품부 는 시·군·구의 홈페이지에 등록신청 산

마감 종료 후 30일간 공개

     *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열람목 과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정보공개에 한 이의신청 : 공개된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

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공개정보 열람  이의신청 방법 등에 한 세부 사항은 농식품부장 이 정하여 고시

 3 . 지 상 자  선정 단 계

지자 체 ( 읍 · 면 · 동 ) → 지자 체 ( 시장 · 군 수 · 구 청 장 )
○ 지(서면)조사  심사 원회 심사

  * 조사  심사기간 : 2015.7.31까지(조사·심

사 결과는 산시스템으로 시·군·구청장에

게 제출)

○ 등록증(변경등록증) 발   장 리

  * 발 기한 : ’15.8.7

○ 지 상자 선정  자 요청

  * 제출기한 : ’15.10.19

  ○ 등록증 수정

   -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이 잘못된 경우, 발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발

받은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발 받은 등록증  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신청내용에 한 

확인을 거쳐 등록 장에 변경 등록(읍·면·동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등록증 

재발 )

  ○ 등록사항 변경 신청  신고(~2015. 9. 30까지)

   - 변경등록 신청 :  직불  지 상자로 등록된 자는 지 상 농지 는 

 생산농지의 면 이 변동되면 변경등록 신청



- 756 -

구  분 필요  서류

변경등록 

신청서

첨부서류

① 발 된 등록증

② 면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임 차계약서 등)

③ 등록사항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단, 읍·면·동장이 농지원부, 

토지 장 등본, 농업경 체등록정보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

 - 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1호, 제3호, 제4호나목의 서류( 상농지, 경작사실 

확인, 무단 유 여부 련)

변경등록 

신고서

첨부서류

① 지 상 농지의 부 는 일부에 한 양수, 임차, 사용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임 차계약서 등)

② 등록사항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단, 읍·면·동장이 농지원부, 

토지 장 등본, 농업경 체등록정보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

 - 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4호의 서류( 상농지, 경작사실 확인, 

농업 외 종합소득 액  무단 유 여부 증빙 련)

③ 사망 는 뇌사 정에 따른 직불  승계 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단, 

읍·면·동장이 농업경 체등록정보, 주민등록정보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

 - 사망진단서 는 주민등록등본, 「장기 등 이식에 한 법률」에 따른 뇌사 정서

 - 직계존비속(직계비속 배우자 포함)으로 1년 이상 동일주소임을 증빙하는 서류

 - 치료 목 으로 등록자가 주소를 이 한 경우 : 이장 확인서, 입원 증명서 등

 - 농업인증명 : 1천제곱미터 농지경작, 연간 농산물 매 액이 120만원 이상, 

1년  90일 이상 농업 종사 등을 증명하는 서류(1개 선택)

   - 변경등록 신고 : 등록자로부터  직불  지 상 농지의 부 는 일부

를 양수, 임차 는 사용차하는 농업인등은 변경내용을 

신고한 후 지 상자로 인정되면 변경등록

     ※  직불  신청자가 변경등록 기간 내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 는 직계비속 

등 사망 승계요건을 갖춘 자는 변경등록 기간 내에 승계 신고

   -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 신청  신고서
*

 제출   

     * 경 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농업인)․제2호(농업법인) 서식 는 제6호 서식

   -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등록 신청‧신고한 농업인 등이 지 상자로 인정되면 

변경 등록하고, 읍·면·동장을 거쳐 변경등록증을 발

     * 변경등록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등록증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읍·

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정 요청 

   - 등록사항 변경 신청  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등록증이 발 된 자를 

변경할 수 없으며, 신청  신고기간이 종료되는 로 고정직불  지 상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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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 지자 체 ( 시장 · 군 수 · 구 청 장 )
○ 시·도에서 보고한 고정직불  소요액을 

시·도에 배정 통지
○ 고정직불  지   지  결과보고(12월)

농식품부 → 농 앙 회 ( 시· 군 농정 지원 단 )

○ 시·도에서 보고한 변동직불  지 명세를 

농 에 통지
○ 변동직불  지 (3월)  결과보고(4월) 

  ○ 등록된 농지 등에 한 이행사항의 검

   - 농지의 형상  기능유지 검(한국농어 공사, 등록증발  후~9.30일까지)

   - 화학비료 등 토양검사(시·군 농업기술센터, 수확직 ~11월 상순)

   - 농약잔류 검사(농 원, 등록증 발  후~11.30)

 4. 자 배 정 단 계

  ○ 고정직불

  ○ 변동직불

 

 5. 사후 리 단 계

  ○ 직불  수령자 명단 공개

   - 정보공개 내용 :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 , 수령 액

   - 공개 기간  방법 : 농식품부 는 시·군·구의 홈페이지에 고정직불   

변동직불  지 일을 기 으로 30일 이내 공개

     *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열람목 과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세부사항은 농식품부 

장 이 정하여 고시)

  ○ 신고포상  지  : 시·군·구  농식품부(재원 : 농업소득보 직 지불기 )

   - 논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직불 을 수령한 자를 신고한 자에 해 

포상 은 건당 50만원으로 하며, 같은 사람이 지 받을 수 있는 포상 의 

한도는 연간(1.1~12.31까지) 200만원

   - 해당 연도의 고정직불 을 지 한 다음해의 12월 31일까지 농식품부  계 

행정기 (직불 을 지 한 시·군·자치구, 등록 신청한 읍·면·동  이를 

할하는 특별시· 역시·도)에 신고한 경우 상

   - 신고서(별도 서식)  련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고, 신고서가 수

되면 신고 장(별도 서식)에 등록



- 758 -

<신고포상  지 제외자>

 ① 신고 상자의  직불  지 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자

 ② 이미 신고된 자(논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직불 을 수령한 자만 해당)를 

신고한 사람

 ③  직불  지 상자 등록  리 등 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④ 신고 상자가 논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증명해  농지 소재지 거주자

 ⑤ 신고 상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 지 제한  등록제한

   - 법 제14조의 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직불 의 일부  부 미지   

등록제한 가능(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기 )  

  ○ 부당이득   가산  징수

   - 법 제14조의 각 사유에 해당됨에도  직불 을 이미 지 한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고, 특히 법 제14조제1항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는 수령을 한 경우)에 해당시에는 지 액의 2배를 추가 징수

     * 납부의무자가 체납액 미납부시 체납액의 100분의 9범 내에서 가산  부과

  ○ 벌칙

   - 거짓·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변경등록 신청하거나 수령한자, 등록신청 서류

의 내용이 허 임을 알고도 증명해  농지소재지의 거주자,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를 타인에게 제공· 설하거나 직불제도 시행목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해

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는 1천만원 이하의 벌  부과

  ○ 사업 추진 상황의 검

   - 각 시·도는 시·군·구와 합동으로 내 시·군·구 체를 상으로 자체 교차

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간 교차 검 실시(4월)

   - 농식품부는 각 시·도와 합동으로 국 시·도를 상으로 도별 2~3개 시·

군·구를 선정하여 시·도간 교차 검 실시(10월)

 6 . 사업평가   환 류 단 계

  ○ 농식품부장   시·도지사는 직불  지 황 분석, 장 검 등을 통해 

사업 실 을 평가

  ○ 사업실  평가결과 문제 에 하여 사업시행지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련기 에 인센티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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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016 년도 사업신 청  수 요 조 사  기타 사항

 1. 2016 년도 사업수 요 조 사

  ○ 신청서 제출기간 : ’16. 2. 1 ~ ’16. 6. 15

  ○ 제출기  : 농지소재지 할 읍·면·동사무소  주민등록지 농 원 사무소

  ○ 상농지 : ’98~’00년까지 3년 연속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법상 농지

 2. 2016 년도 사업신 청   지원 상 자  선정 안 내

  ○ 신청자격 : 상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 포함)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으로 등록제외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청 차 : 신청자는 신청서  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농지소재지 할 

읍·면·동장  농 원 사무소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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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경 이 양 직 지불 제

▶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입니다.

담 당기 담 당과 담 당자 화 번 호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단  장    심재규
사무     익성
주무     이지숙

044-201-1771
044-201-1772
044-201-1773

한국농어 공사
농지은행처
직불사업부

부  장    김주하
과  장    권진택

061-338-5911
061-338-5916

Ⅰ. 사업개 요

 1. 목   

  ○ 농업경 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지원으로 소득안정

  ○ 업농 등에 한 농규모 확  지원으로 농규모화 진

 2. 근 거 법 령

  ○ 「세계무역기구 정의 이행에 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제5호

  ○ 「농어업·농어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제3항제3호  제5호

  ○ 「농산물의 생산자를 한 직 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 등

 3 .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단  : 백만원)

구    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합  계 523 , 9 9 9 62,420 61,737 58,998 62,313

국  고 523 , 9 9 9 62,420 61,737 58,998 62,313

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1. 사업 상 자

  ○ 사업 상자는 “농업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 2015년 12월 31일 재 65세 이상 70세 이하인 농업인(1945년 1월 1일～

1950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 경 이양소득보조 (이하 “보조 ”이라 한다) 지 상자 선정신청일 직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 을 하고 있는 농업인. 다만, 질병 는 사고로 

인하여 농업경 을 하지 못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근 10년  8년

이상 농업경 을 한 농업인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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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  지  신청 상에서 제외한다.

   - 경 이양 농지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매도한 농업인

   - 시행규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환수되어야 하는 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농업인

 2. 지원 상  농지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  「지 법」에 따른 지목이 논․밭․

과수원인 농지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 경 이양 이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한「농지법」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

지역 안의 논․밭․과수원

   - 경 이양 이 에「농어 정비법」제14조에 따라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처분한 간척농지를 매입(분할납부로 소유권이 이 되기 인 경우를 포함

한다)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논․밭․과수원

   - 경 이양 이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농지법」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농어 정비법」에 따른 경지정리사업을 마친 논․밭․과수원     

    ▪ 농지가 3만 제곱미터 이상 집단화된 지역의 농업기반시설이 완비된 농지

로서 지사장이 5년 이상 농업경 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논․밭․과수원

  ＊ 상속 는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논․밭․과수원은 3년 이상 소유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  지 상 농지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

상 농지에서 제외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

지역․상업지역 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 용허가․ 의(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같은 법 제35조 는 제43조에 따른 농지 용

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계획사업의 정지(지역․지구․단지․

구역 등)로 지정(결정)된 경우(「농산물의 생산자를 한 직 지불제도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 진흥법」․「도로법」․「도시개발법」․「산업입지  개발에 한 법률」․

「산업집 활성화  공장설립에 한 법률」․「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운 에 

한 법률」․「 원개발 진법」․「철도건설법」․「택지개발 진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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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지원 자 격   요 건

  ○ 보조 을 받으려는 자는 「농어업경 체 육성  지원에 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아래 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약정 체결 이후 계속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 외에 농업경 을 하지 않을 것

   - 약정 체결일부터 종료일까지 임차 는 사용차 인 농지가 없어야 함

   - 임 (임 탁 포함. 이하 같다)이양의 경우「농산물의 생산자를 한 직

지불제도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경 이양보조 의 연령별 지 기간’ 이상 

임 하여야 함

   - 경 이양 농지의 양수 상자는 60세 이하의 업농업인․ 업농육성 상자

(2030세  농지지원 상자 포함)․후계농업경 인․농업법인, 매수일 직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 을 하고 있는 45세 이하 농업인, 는 한국농어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 양수 상자의 연령은 양수일 기  만나이로 산정한다.

  ＊ 친환경 인증 농지는 친환경 인증 업농 등을 양수 상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농지를 계속 경작하는 경우에도 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

    - 농가의 자가소비량 생산을 목 으로 3천 제곱미터 이하의 소유농지를 계속 

경작하는 경우

  ＊ 경 이양자는 보조  지 약정 체결시 계속 경작이 허용된 3천 제곱미터 이하 소유

농지 외의 농지를 과하여 경작할 수 없음 (다만, 보조  지 상 농지가 아닌 개

별법에 따른 각종 개발 정지역(지구․단지․구역 등)의 농지는 제한을 받지 않음)

  ＊ 경 이양후 경작이 계속 허용되는 농지 내역을 지 약정서에 첨부하고, ‘경 이양

직불사업 리시스템’에 등록하여 리하여야 함 

    - 「2. 지원 상 농지」의 보조  지 상 제외 농지를 계속 경작하는 경우

  ○ 보조  신청인의 배우자 는 동일 가구를 구성하는 가구원이 보조 을 

받음 없이 소유농지를 공사에 임  는 임 수탁으로 이양했거나 개인간 

임 로 이양하고 임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 재 경 이양 보조  신청 상자의 요건인 연령(65∼70세), 농경력(최  

임 이양 시를 기 ), 상농지, 양수 상자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면 

공사와 임  는 임 수탁으로 보조  약정을 체결(지 면 도 개인별로 

용하여 미지 분 약정 체결)하고 보조  지 을 신청할 수 있다. 

  ＊ 단, 보조  지 은 약정체결 이후부터 지 하며, 보조  수령기간보다 임 (수탁) 기간이 

짧을 경우에는 임 (수탁)기간 종료 에 보조  수령 잔여기간 이상으로 재 이양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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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원 자 의  사용 용 도

  ○ 농업경  이양 후 고령농업인의 생활자  등으로 이용

 5. 지원 형 태   사업 의 무 량

  1) 재    원 : 농어 구조개선특별회계(민간경상보조 국고 100%)

  2) 지 단가 : 제곱미터당 300원/연(헥타아르당 3,000천원/연)

  3) 지 액 산정 : 경 이양면 (제곱미터) × 지 단가 × 지 기간(연)

     * 필지별로 산정하고 산출 액의 10원 미만은 사함

  4) 보조  지 약정 기간 동안에 약정내용 반 시에는 보조  지  단 는 환수

 6 . 지원 한 도액  기   범  

  가 . 지  상 한 면

   ○ 2만 제곱미터( 매도  임  이양시는 각각 용)

  나 . 지 방 법

   ○ 보조  총액을 아래 신청 연령별 지 기간(총 월수)으로 나  액을 지

기간 동안 매월 경 이양자가 지정한 본인의 계좌로 입

<  경 이 양 보 조 의  연 령별  지 기간  >

연   령
66����
('49∼'50��)

67�
('48��)

68�
('47��)

69�
('46��)

70�
('45��)

비  고

지 기간 10년 9년 8년 7년 6년
시행규칙 

제6조〔별표〕

� � � ��������	
�����������������������������

  다 . 지 시기

   ○ 약정 체결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월부터 매월 15일에 지 함. 다만, 15일이 

공휴일 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일에 지 함

  라 . 경 이 양 자 가  사망 한  경 우  보 조  지

   ○ 보조  수령자의 배우자가 경 이양 지 약정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배우

자에게 지 하고 배우자가 약정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 을 단

    * 단, 배우자가 보조 을 승계받는 경우에도 임 (임 탁)농지에 하여 배우자

에게 상속 이  등기를 완료한 이후 보조 을 계속 지 (상속완료시까지 지 을 

일시 지하되 사후 으로 이루어진 경우 상속개시 시 으로 소 하여 미지 한 

보조 을 지 )하며, 한 배우자 이외의 자에게 상속 는 소유권이 이 되는 

경우 해당 면 에 하여는 보조  지 을 단

    * 보조  지 약정자(경 이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는 상속인은 지체 

없이 공사 해당 지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 764 -

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활

 1. 사업신 청 단 계

    

사업시행지침( 계 획 )  

통 지( 승 인 )

농식품부 ( 1월 )

세 부 계 획  홍 보

한 국 농어 공 사( 연 )

사업신 청

농업인 ( 연 )
⇒ ⇒

  한 국 농어 공 사( 지사)

  ○ 지사장은 아래 사항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의 개요를 시·군·구, 읍·면·동 

 지사의 게시  등에 10일 이상 공고(1월～2월 )

    - 보조 의 규모, 보조  신청 상자  상 농지의 요건, 지 상자 선정 

신청 방법  제출서류, 보조  지 의 방법  시기, 그 밖에 보조  지 에 

필요한 사항

  ○ 공사(지역본부  지사 포함)는 사업내용을 신문, 생활정보지, 반상회보, 

시·군 홍보지 등에 게재하는 등 홍보하고 공사 홈페이지에 게재(1～12월)

  농   업   인

  ○ 보조 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경 이양보조  지 상자 선정신청서’(시행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구비서류를 거주지 할 공사 지사에 제출

  ○ 구비서류

   - 농지원부등본 1부

   - 매매계약서 사본 1부( 업농업인등 는 매수일 직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 을 하고 있는 45세 이하 농업인에게 직  매도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 경 이양하려는 농지의 토지등기부등본  토지 장등본(담당 직원이 「 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함)

  ○ 신청시기 : 2015년도에 경 이양하는 농지에 한하여 연  신청 가능

 2. 사업자  선정 단 계

    

신 청 서류  검토

공 사 ( 지사)  

지조 사

 공 사( 지사)

상자 선정  

통보

공 사( 지사)

약 정 계 약 체 결

공 사( 지사)
⇒ ⇒ ⇒

  한 국 농어 공 사( 지사)

  ○ 신청서를 제출받은 공사 지사는 신청서류 검토, 지조사를 실시한 후, 60일 

이내에 지 상자를 선정하여 선정 결과를 ‘경 이양보조  지 상자 

선정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함

   * 지사장은 지 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자에 하여 제외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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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형편을 감안하여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음

   - 신청서류 검토는 기재사항 락 여부, 구비서류 내용과 일치 여부, 지 상자 

 상농지의 지 요건 합여부 등을 검토

   - 지조사는 신청인의 신청농지의 직  경작 여부, 경작 허용 상 농지외 

농지 경작 여부, 임차 는 사용차 인 농지 유무, 그 밖에 지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을 조사하고 “ 지조사서”를 작성 비치

  ○ 공사 지사장은 보조  지 상자로 선정된 자와 ‘경 이양보조  지 약정’을 

체결하고 보조  지

 3 . 세 부 계 획 수 립   시행 단 계  

  한 국 농어 공 사( 본 사)

  ○ 공사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 “2015년도 경 이양직불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2015년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 에게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함

   - 사업의 목표, 세부 추진계획, 시․군 는 자치구별 지 상 인원과 그에 

필요한 산,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한 조사․교육  홍보계획 등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사가 신청한 시행계획을 검토하여 승인함

  한 국 농어 공 사( 본 사․ 지역 본 부 ․ 지사)

  ○ 본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승인한 시행계획을 지역본부에 통지하고 지역본부는 

본부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사에 통지하여야 함

  ○ 지사는 통지된 시행계획에 따라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본사는 사업의 시행에 통일을 기하고, 효율 인 추진을 해 시행규정․시행규칙 

 이 지침에서 정하는 범 내에서 ‘경 이양직 지불사업 업무지침’(이하 “업무지침”

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운 할 수 있음

 4. 자 배 정  단 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사업부서)는 공사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세출 산 재배정

계획’의 범 내에서 공사(사업주 부서)에 분기별로 자 을 배정

  한 국 농어 공 사( 본 사․ 지역 본 부 ․ 지사)

  ○ 공사(본사 사업주 부서)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배정받은 자 을 각 지역

본부에 배정하고 지역본부는 배정받은 자 을 각 지사에 배정하며 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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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5일에 경 이양자에게 보조 을 지

  ○ 공사(본사 사업주 부서)는 분기별 사업추진상황, 자 집행 황 등을 매 분기 

익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함

 5. 이 행 검 단 계

  가 . 사후 리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와 공사(본사 사업주 부서․지역본부)는 사업이 효과 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사업추진상황, 자 집행실태, 법령  

시행지침 수 여부 등 사업이 정하게 시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분기

(반기) 1회 이상 확인․ 검하여야 함

  한 국 농어 공 사( 본 사․ 지역 본 부 ․ 지사)

  ○ 공사는 경 이양자가 약정 내용(지 요건 등 아래 사항 포함)을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철 히 조사하여야 함

   - 경 이양자의 사망 여부

   - 경 이양보조 을 지 받은 후 경작이 허용된 농지 이외의 농지를 매입 는 

임차(이하 사용차 포함)하여 경작하는지 여부

   - 임 (임 탁)한 논․밭․과수원의 소유권 이  여부

   - 임 (임 탁)한 논․밭․과수원의 경작에 방해되는 공작물 설치  형질 

변경 여부

   - 그 밖에 경 이양한 논․밭․과수원을 경작하고 있는 업농업인등의 농업

경 에 지장을 주는 행  등 공사 사장이 정하는 사항

  ○ 공사는  조사결과 경 이양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  지 요건을 이행

하지 아니하거나 약정의 해지 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약정을 해지 는 해제하여야 함

  ○ 공사는 경 이양자  업농업인등에 한 자료를 산으로 처리하여 리

하는 등 정한 사후 리를 하여야 함

  

  나 . 제    재

  한 국 농어 공 사( 지사)

  ○ 지사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 약정을 해지 는 해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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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 이양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 경 이양자가 임 이양한 논․밭․과수원에 공작물 설치, 형질변경, 기타 임차

인의 농에 지장을 주는 행 를 한 경우

   2) 보조  지 약정 계약 체결시 경작이 허용된 농지 이외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3) 경 이양한 논․밭․과수원의 임  는 임 탁 계약이 해지된 경우

   4) 임  는 임 탁으로 경 이양한 논․밭․과수원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5) 경 이양자가 사망한 경우

  ○ 해지/해제 사유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

약정을 해지/해제하지 아니하고 약정의 승계  변경조치를 할 수 있음

   ⓐ 임  는 임 탁한 논․밭․과수원을 매도에 의한 경 이양을 하기 

하여 공사의 동의를 받아 임  는 임 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임 이양 약정농지의 일부가 천재지변, 공익사업에 편입․ 용 등으로 감소되

었으나 나머지 농지에 하여 임 차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는 감소 면

에 해당하는 보조 을 감액 지 함

   ⓑ 임  는 임 탁한 논․밭․과수원이 증여 는 상속으로 배우자에게 

소유권이 이 된 경우

   ⓒ 경 이양자가 사망하여 그 배우자가 약정을 승계하는 경우 

  ○ 상기 ⓐ,ⓑ,ⓒ 련으로 지사장이 승계 는 변경조치할 경우에는 보조  

지 을 지하 다가 승계 는 변경조치 완료 후 미지 한 보조 을 지 한다. 

  ○ 지사장이 지 약정을 해지 는 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약정해지 정일 

20일 까지 상 방에게 통보하고 보조  지 을 지하여야 함.

   - 보조  수령자가 지 약정의 해지/해제 통보에 하여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지사장은 확인(자체심의) 후 정당하면 지 약정의 해지/해제 통보를 취소

하고 미지 한 보조 을 지 하여야 한다.

  ○ 지사장은 지 약정을 해지 는 해제한 때에는 보조 의 지 을 단하고 

이미 지 한 보조 의 부 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함

   - 농산물의 생산자를 한 직 지불제도 시행규정 제14조에 따라 경 이양자의 

귀책사유로 해제한 경우는 보조  지 을 단하고, 기 지 한 보조  총액과 

매월별로 지 한 보조 에 하여 보조 을 지 한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하여 연 1할의 가산 을 부과하여 환수

   
※ 환수 액 =

기지  

보조 총액
＋ (

월별 기지  

보조  ＊
×
반환일까지의 일수

× 10% )365일

    ＊ 가산 은 매 월별로 지 한 보조 에 하여 별도로 계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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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약정을 해지한 때에는 보조  지 을 단하고, 해지사유가 발생한 날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지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해지일까지 지 한 

보조 을 환수

  ○ 지사장은 지 약정을 해지 는 해제한 때에는 약정해지(해제)일부터 7일 

이내에 경 이양자에게 보조 의 반환을 통지하고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조 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함

  ○ 지사장은 경 이양자가 보조 을 반환하지 않는 때에는 아래의 조치를 하여야 함

   - 반환통지를 받고 30일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반환독 장을 3회에 

걸쳐 매 납기경과 후 7일 이내에 발부하고 납부기한은 독 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 반환독 을 받고도 보조 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보 을 한 

가압류, 가처분 등 법  차를 취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공사의 ‘소송업무

처리규정’에 의하여 제소 등 법  조치

Ⅳ. 2016 년도 사업신 청  수 요 조 사  기타 사항

 1. 2016 년도 사업수 요 조 사

   ○ 사업수요는 농지원부 산자료상의 65세～70세 농업인의 소유농지 황 

 최근년도 경 이양실  등을 감안하여 수요 추정

 2. 2016 년도 사업신 청   지원 상 자  선정 안 내

   ○「농어업경 체 육성  지원에 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 체 

등록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농림사업 정책지원 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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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친 환 경 농업직 지불 제

▶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친환경축산 입니다.

내 역 사업명 담 당기 담 당과 담 당자 화 번 호

친 환 경 농 업

직 지불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과  장 양주필

사무  강순례

주무  신경미

044-201-2431

044-201-2439

044-201-2440

시  도 시도담당과 시도담당자

친환경농산물 인증기 인증기 인증담당자

친환경안 축산

직 지불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축산
과  장 송태복

  장 조정래
주무  박정란

044-201-2381
044-201-2382
044-201-2374

국립농산물품질 리원 농업경 정보과
과  장 한종
사무  이 희

054-429-4071
054-429-4077

친환경축산물 인증기 인증기 인증담당자 

①  친 환 경 농업직 지불

Ⅰ. 사업개 요

 1. 목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기 소득 감소분  생산비 차이를 보 함으

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 기능 등 공익  기능제고

 2. 근 거 법 령

  ○ 세계무역기구 정의 이행에 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

  ○ 농산물의 생산자를 한 직 지불제도 시행 규정 제16조～제23조

 3 .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단  : 백만원)

구  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합  계 26 4, 6 28 37,574 26,909 32,849 계속

국  고 26 4, 6 28 37,574 26,909 32,849 계속

지방비 - - - - -

융 자 - - - - -

자부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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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1. 사업 상 자

  ○「농어업․농어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재「친환경농어업 육성  유기식품 등의 리․지원에 한 법률」

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법인

   * 농약인증의 경우 ‘10년 이 에「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농약 인증을 받아 

신청일 재 인증이 유효한 농업인

  ○ 다음 각 호의 농업인은 지원 상에서 제외

   -「농어업경 체 육성  지원에 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 체  농업법인

 2. 지원 상

  ○ 2015년 사업기간(1월～12월)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 의 

이행 검 결과 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친환경농업직불  지  상에서 제외

   - 사업기간 「친환경농어업 육성  유기식품 등의 리․지원에 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농지

   - 토양을 직 으로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필지

(토양 리가 이루어지는 원목재배 형태 버섯재배는 지 상에 포함)

   - 임야인 경우 경계가 불분명하고 자연상태에서 채취하거나, 시비 등 재배 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농지

   - 농업경 체등록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

 3 . 지원 자 의  사용 용 도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기 소득 감소분  생산비 차이에 한 일부 지원

 4. 지원 형 태   사업 의 무 량

  ○ 자 재원 : 농특회계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시장․군수․자치구청장), 국고 100%

  ○ 지 단가

   - 논 : 유기 600천원/ha, 무농약 400, 농약 217

   - 밭 : 유기 1,200천원/ha, 무농약 1,000, 농약 524

   - 유기지속직불 : 논 300천원/ha, 밭 600

    * 소득보 직불제 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계없이 밭단가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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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지원 한 도액  기   범

  ○ 농가(경 체)당 지 한도 면  : 0.1～5.0ha

   * 동일 농가경 체에서 2명 이상이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경 체당 지

한도(5.0ha)를 과하여 친환경농업직불 을 신청할 수 없음

  ○ 지  기간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  지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5년간만 지 (불연속인 경우 3～5회만 지 )

   - 유기농산물 : 5년(5회), 무농약․ 농약농산물 : 3년(3회)

    * ‘10년까지 이미 친환경농업직불 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 5회 지  상에서 제외

   - 동일필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인증단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총 3년간만 

지 하되, 유기 인증의 경우에는 총 5년간 지 . (단, 기존 인증단계( 농약, 

무농약)에서 유기재배로 환한 경우에는 기존 직불  수령 횟수를 제외한 

나머지 횟수만 지 )

   - 신청기간 이후(당해년도 사업기간 )에 인증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인증 지 단가로 직불  지

   - 유기지속직불 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직불 을 최장 5년간 지 (불연속인 

경우 5회 지 )받은 필지에 해 추가 3년간 지 (불연속인 경우 3회 지 )

    * ‘10년까지 친환경농업직불 을 3회 수령하여 유기 5회 지 상에서 제외된 필지도 포함

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1. 사업신 청 단 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장 은  재 정 투 입 계 획 , 지 요 건   사업추 진  차 등 을 

반 한 친환경농업직 지불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  인증기  

등에 시달(‘14. 12월～’15. 1월)

  ○ 친환경농업직 지불제 신청 홍보(‘15. 1월～3월)

   - 홈페이지 안내, PCRM 발송 등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등은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시행지침을 농업인 등이 

알기 쉽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15. 1월～3월)

   - 각 지자체 홈페이지 안내, 게시  공고(시․군․구, 읍․면․동), 반상회보 게재 등

    * ‘15년 사업신청 후 사업 상자, 인증기 , 인증종류, 농지 황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신청 변경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신청기 (읍․면․동)에 제출

하도록 하고, 사업기간  인증이 만료 정인 농업인에게는 향후 인증 만료 에 

인증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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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상자  

  ○ 사업신청

   - 친환경농업직불 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신청서  첨부서류를 갖추어 할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친환경농업직 지불  사업 상자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친환경

농산물인증서 사본(국립농산물품질 리원장 는 민간인증기 의 장

이 교부한 인증서)

  ○ 신청기간 : ‘15. 3. 1 ～ 3. 31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농지가 같은 시․군․구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 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신청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하여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농지소재지 읍․면․

동에 신청서 제출. 

< 사업시행지침 시달 > < 사업신 청  홍 보 > < 사업신 청 >
→ →

농식품부 ( ‘ 14.12월 ) 지자 체 ( ‘ 15.1~ 3 월 ) 친 환 경 농업인 ( ‘ 15.3 월 )

    * ‘15년 친환경농업직불  신청일 이후 신규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16년에 사업신청 가능

 2. 사업자  선정 단 계

  가 . 사업 상 자  선정 ( 시․ 군 ․ 구 )

   ○ 시장․군수 등은 농업인으로부터 제출된 신청서류  구비서류 등을 검토한 

후 사업 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15. 5. 10까지)

    - 신청자격, 논밭구분, 인증단계별 지 단가, 농가당 지 한도, 지 기간 과

여부 등을 검토하여 부 격자 제외  지원단가 조정

     * 읍․면․동 담당자는 국립농산물품질 리원장 는 민간인증기 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참고하여 인증기간, 인증필지․면  등을 반드시 확인

  나 . 신 청 내 용  변 경

   ○ 변경 상

    - ( 사업 상자 변경)  사업 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의 사망, 농지의 매도 ּ임 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증 지 를 타인에게 승계한 경우

     * 사업 상 필지의 경작자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에는 인증지 를 승계할 수 있으며 직불 은 승계한 농업인에게 지 함

    - ( 인 증 기 )  사업신청 후 인증기 을 달리하여 인증을 취득한 경우

    - ( 인 증 종 류 )  사업신청 후 인증종류(유기․무농약)가 변경된 경우

    - ( 농지 황 )  신청농지의 주소(지번)변경, 필지수․면 감소 등의 사유로 

인증서상의 농지 황이 변경된 경우



- 775 -

     * 인증 상자, 인증기  등 인증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인증 유효기간과 

변경된 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이 연속되어야 함

   ○ 변경신청 기간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방법 : 해당 시 ּ군·구청장(읍․면․동)에게 인증기 에서 교부한 변경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 상자 변경신고서를 제출

     *  신청서류 : 친환경농업직 지불 사업신청 변경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 친환경

농산물인증서 사본 등 승계 련 서류

  다 . 사업량 배 정

   ○ 농림축산식품부장 은 시도별 사업 상자 선정결과를 종합하여 사업량 배정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5. 20까지)

  라 . 사업 상 자  선정 결 과  통 지( 시․ 군 ․ 구 )

   ○ 사업 상자 선정 결과를 농업인에게 통보(시․군․구 → 신청인 5. 31까지)

    - 시․군․구에서는 배 정 된  사업량에  따 라  친 환 경 농업직 불 을  신 청 한 

농업인에게 사업 상자 선정 여부를 통지[별지 제2호 서식]

     * 단, 향후 이행 검결과 등에 따라 직불  지 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

 3 . 이 행 검 단 계

  ○ 시․군․구  인증기 에서는 친환경농업직불 사업 상자가「친환경농어업 

육성  유기식품 등의 리․지원에 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제40조의 

인증기 에 따른 친환경농업 이행여부  인증변동사항 유무 등을 확인

  ○ 이행 검 요청(시․군․구 → 인증기 )

    - 시․군․구에서는 친환경농업직불 사업 상자를 인증기 에 통보 후 이행

검을 요청(‘15. 5. 21까지)

  ○ 이행 검 기간 : ‘15. 5. 21 ～ 11. 30.

  ○ 검내용 : 인증번호, 인증필지․면  등 일치여부, 인증기  수 여부( 장조사), 

농업경 체등록 여부, 지 한도 과 여부, 복신청 여부 등

    - 인증기 에서는「친환경농축산물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한 세부실시요령

(농 원 고시)」별표5(인증품 사후 리 조사요령)에 따라 최소한 연1회 생산

과정조사를 실시

  ○ 검결과 통보(인증기  → 시․군․구)

    - 인증기 에서는 이행 검 결과를 시․군․구에 통보(‘15. 11. 30까지)

 4. 자 배 정   집 행단 계

  가 . 사업 상 자  확정   사업비  요 청 ( 시․ 군 ․ 구 )

   ○ 시 ּ군·구청장은 인증기 의 이행 검 통보 결과를 참조하여 이행 검을 마감

하고 최종 지 상자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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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증취소, 인증기간만료, 신청포기, 인증면  불일치 등 부 격자(필지) 제외

   ○ 사업비 지 상자 확정 후 지자체별로 지 소요액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

(‘15. 12. 8까지)

  나 . 사업비  배 정   보 조  지 ( 농림축산식품부  → 시․ 군 ․ 구 )

   ○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시도별 친환경농업직불  소요 산액 교부(‘15. 12월)

   ○ 각 시도(시․군․구)는 친환경농업인에게 보조  지 (‘15. 12 ～ ‘16. 1월)

 5. 자 집 행 후  리 단 계

  가 . 사후 리

   ○ 친환경농업직불  신청자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유기식품 등의 리․지원

에 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자진 포기하는 등 

인증품 생산을 단한 경우에는 보조 을 지 하지 않음

    - 보조  지  후에도 당해 사업연도 내(1.1～12.31) 인증취소, 인증만료, 인

증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  회수 조치

    - 국립농산물품질 리원 등 인증기 에서는 이행 검 종료(11.30) 후에도 

당해연도 말(12.31)까지 친환경농업직불제 상농가에 한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여부를 해당 시․군․구에 통보

  나 . 제 재

   ○ 농업인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업직불 보조 을 

받은 것으로 명된 경우에는 보조 을 지 하지 않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 한 보조 은 회수 조치하고, 해당 농업인은 향후 3년간 

친환경농업직 지불제 사업 신청 참여를 제한

   ○ 회수 조치된 보조 은 국고(농특회계) 세입 으로 반납 조치

    - 환수 차 : 반납고지서 발 (시․군․구) → 농업인 등 반납 → 시․군․구 

계좌 → 시․도 계좌 → 농특회계 계좌(납입)

    - 각 시․도지사는 친환경농업직불 보조  부당수령자 황  부당수령  

환수실 을 보고

Ⅳ. 2016 년도 사업신 청  수 요 조 사  기타 사항

 1. 2016 년도 사업신 청   지원 상 자  선정 안 내

  ○ 2016년도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붙임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16. 3. 1 ～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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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친환경농업직 지불 보조  지 상자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60일

①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표자명

주  소 화번호

②인증 황 인증구분 인증번호 인증기

③신청농지 황

구분
(논․밭)

인증
종류

품  목 농지소재지
지목

(공부상)

재배 
면

(㎡)

소득
직불제 

상여부
(○ , × )

농업 
경 체 

등록여부
(○ , × )

과거 
지
횟수

분
류

소분
류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논

밭

합 계

④입 계좌 은행명 : 주 : 계좌번호 :

「농산물의 생산자를 한 직 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0조와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와 같이 친환경농업직 지불 보조  지 상자 등록을 신청

하며, 사업신청과 련하여 사업 상자 선정기 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 는  것 에  동 의 합 니 다 .

  □v  사업신청과 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v  사업신청과 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v  사업신청과 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는 인)

시장 ․ 군 수 ․ 구 청 장  귀하

※ 구비서류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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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인 : 친환경농업직 지불 보조  신청인(법인 포함)의 인 사항을 기재

  *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동시 기재

② 인증 황 : 국립농산물품질 리원 는 민간인증기 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 받은 황

을 기재 

③ 신청농지 황

  - 논․밭 구분 : 소득등보 직불제 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밭

  - 인증종류 : 유기, 무농약, 농약  하나를 기재

  - 품목별 분류 : ( 분류)곡류, 채소, 과수, 기타  하나를 (소분류)는 인증서 상 품목명 기재

  - 소득직불제 상여부 : 당해연도 소득보 직불  신청 상 농지 여부를 기재

  - 농업경 체등록 :「농어업경 체 육성  지원에 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경

정보 등록여부를 기재

④ 입 계좌 : 친환경농업직 지불 보조 을 수령할 신청 농업인(법인)의 계좌를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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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2년까 지 2013 년 2014년 2015년 2016 년이 후

합  계 14, 000 10,025 16,283 17,257 계속사업

국  고 14, 000 10,025 16,283 17,257 계속사업

지방비

융 자

자부담

②  친 환 경 안 축산직 지불

Ⅰ. 사업개 요

 1. 목

  ○ 친환경축산 실천 축산농가에게 기 소득 감소분  생산비 차이를 보 함으

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   소득유지 등을 동시에 추구

하며, 환경오염 발생 등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2. 근 거 법 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 시책의 강구)

  ○ 세계무역기구 정의이행에 한특별법 제11조(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3 .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단  : 백만원)

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1. 사업 상 자

  ○ 신청일 재『축산물 생 리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에서『친환경농어업 육성  유기식품 등의 리․지원에 한 

법률』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농어업

경 체 육성  지원에 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 체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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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 자 격   요 건

  ○ HACCP 농장인증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아 리기  등의 이행 검 결과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 동일 농장에 하여 친환경인증을 받은 자의 가족 는 동업자 명의로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  리기 으로부터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3 . 지원 기   지 기간  산출 방 법

  ○ 지원기

   - 친환경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  지  연도로부터 유기는 5년, 

무항생제는 3년간만 지 (불연속인 경우, 유기는 5회, 무항생제는 3회만 지 )

  ○ 지 기간 산출방법

   - 동일농장에서 친환경인증의 종류를 달리한 경우에도 3～5년간만 지

   - 인증농가가 2개의 농장을 인증 받은 경우 합산하여 3～5년간만 지

   - 3～5년간 친환경안 축산물 직불 을 지 받은 후 농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

할 수 없음

   - 가족이 3～5년간 친환경안 축산물 직불 을 지 받은 경우에는 지 할 수 없음

 4. 지원 자 의  사용 용 도

  ○ 친 환 경 축산 실 천  축산농가 의  축산물  생산을  한  비 용

 5. 지원 형 태   사업 의 무 량

  ○ 자 재원 : 농특회계(농특세 사업계정)

  ○ 지원형태 : 국고 보조 100%

  ○ 지 상 기간 : '14.11.1 ～ ‘15.10.31

   - 동 기간동안 HACCP 인증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자가 친환경(유기·무

항생제) 축산물을 생산하여 매한 거래내역서(정산서, 매내역서 등) 등 

객 인 근거자료를 농가에서 입증하여야 함

   - 토종닭의 경우 토종닭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농 진흥청, 한양계 회 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종축, 종란(계란, 오리알, 메추리알)은 직불  상에서 제외 



- 781 -

  ○ 지 단가

   - 한우 : 유기 170,000원/마리, 무항생제 65,000원/마리

    * 육우는 한우의 50% 감액 지

   - 젖소(우유) : 유기 50원/L, 무항생제 10원/L (우유 1ℓ는 1.03kg임)

   - 돼지 : 유기 16,000원/마리, 무항생제 6,000원/마리

   - 산란계(계란) : 유기 10원/개, 무항생제 1원/개

    * 다만, 출하량 입증이 어려운 부분에 해서는 아래와 같이 산출 서식에 따라 지  

할 수 있음

    ․ 산출서식: {(인증 마리수 × 20개 × 단가 × 개월 수) - (입증량 × 단가)} × 0.5

   - 육계 : 유기 200원/마리, 무항생제 60원/마리(토종닭의 경우는 육계의 30% 증액 지 )

   - 오리 : 유기 400원/마리, 무항생제 120원/마리

   - 오리알 : 유기 20원/개, 무항생제 2원/개

   - 메추리알 : 무항생제 4원/10개 혹은 4원/100g

    * 다만, 출하량 입증이 어려운 부분에 해서는 아래와 같이 산출 서식에 따라 지  

할 수 있음

    ․ 산출서식: {(인증 마리수 × 20개 × 단가 × 개월 수) - (입증량 × 단가)} × 0.5

   - 산양 : 무항생제 4,584원/두

   - 산양유 : 무항생제 34원/리터

 6 . 지원 한 도액  기   범

  ○ 농가당 지 한도액 : (유기)30백만원/연간, (무항생제)20백만원/연간

   -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 받거나 산지생태축산농장 시범사업에 선정된 경우

에는 보조 으로 지 받는 액의 20%를 인센티 로 추가지

  ○ 지  단  : 천원(천원 단  이하 사) 

  ○ 지  방법

   - ’14.11.1～’15.10.31 실  : 12월 지

    * 다만, 산란계의 경우에는 지 조건을 충족한 기간을 월단 로 산출하여 지 (1개월 

미만은 제외)

   - 신청기간 이후 인증종류가 변경될 경우에도 출하된 인증종류에 따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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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상자로 선정된 후 직불  지  신청 에 친환경  HACCP 인증이 취소

되거나 포기한 경우 는 인증을 연장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당해 종료될 

경우 당해연도 직불  지  상자에서 제외하고 직불 을 지 하지 않음 

   - 표시정지를 받은 기간 에 출하한 실 에 해서는 직불 을 지 할 수 없음

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1. 세 부 계 획 수 립   시행 단 계

  ○ 국립농산물품질 리원은 친환경(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의 생산· 매실 을 

객 인 근거자료에 의해 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세부 계획 수립하여야 

하며, 세부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2. 사업신 청 단 계

  ○ 국립농산물품질 리원은 홈페이지 공고  사업 상자에게 홍보 실시(1~2월)

  ○ 사업신청자는 국립농산물품질 리원 농장소재지 할 지원·사무소로 신청서 

제출(3.1～3.20.)

  ○ 신청서 양식:  별지 서식 참조

   - [별지 제1호 서식] 친환경안 축산물직 지불 지 상자 선정 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신청서 수시 필요한 서류 : 축산물 해요소 리기 원장이 교부한 

HACCP 인증서 사본  국립농산물품질 리원 지원장(사무소장) 는 친환경

농산물인증기 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사본

사업지침 통 지 → 세 부 계 획  수 립   홍 보 → 사업신 청

농식품부 ( ’ 14.12월 )
국 립 농산물 품질 리 원

( ’ 15.1~ 2월 )
축산인 ( ’ 15.3 .1~ 20)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참조

 3 . 사업자  선정 단 계

  ○ 신청 액의 합이 체 산을 과할 경우 아래 우선순 에 따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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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기축산농가

② 친환경 인증과 HACCP인증을 모두 받은 일자가 빠른 날짜

 (두가지 모두 충족 되어야 함)

③ ‘②’에 따라 자격을 갖춘 일자가 같은 경우 친환경인증 일자가 빠른 농가

④ ‘②～③’이 모두 같은 경우 사육규모가 큰 농가

  ○ 사업 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농가는 우선순 에 따라 사업 기자로 선정· 리

  ○ 불용 산 발생 시 사업 상자 에서 추가 선정

   - 사업 기자  의 사업 상자 선정순 에 따른 우선순 에 의거하여 사업

상자 추가 선정

사업 상 자  선정 →
선정  결 과 를  농식품부  

 련 기  통 보
→

신 청 인   선정 된  사업 

상자에게 선정결과  

통보

국 립 농산물 품질 리 원

( ’ 14.4.5)

국 립 농산물 질 리 원

( ’ 14.4.15)

국 립 농산물 품질 리 원

( ’ 14.4.3 0)

 4. 자 배 정 단 계

  ○ 사업 상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친환경안 축산물직 지불 지원 

자 을 국립농산물품질 리원 할 지원·사무소로 신청(11.1～11.11)

   - 세 계산서 등 생산· 매 실 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국립농산물품질 리원은 사업 상자의 자  신청에 따라, 불용 산 발생 시 추가 

상자를 선정  통보하고, 추가 상자는 친환경안 축산물직 지물 지원 자 을 

국립농산물품질 리원 할 지원·사무소로 신청(세 계산서 등 생산· 매 실 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국립농산물품질 리원에서 농식품부에서 사업비 배정 요청(12.10)

  ○ 농식품부에서 국립농산물품질 리원으로 사업비 배정(12.15)

  ○ 국립농산물품질 리원은 축산농가에게 직불  지 (12.20)

   - 국립농산물품질 리원은 사업비 지 상자로 선정된 신청인에게 지 상 

기간 내 입증된 생산· 매 실 에 한 보조  지

 5. 이 행 검단 계

  ○ 국립농산물품질 리원은 농가에서 제출한 직불  신청서, 자격요건  생산·

매실  확인(11.1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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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사후 리 단 계

  ○ 친환경 인증기 은 상반기 1회 사업신청자의 인증기  수 여부 등 사후 리 

검을 실시 후 그 검결과를 국립농산물품질 리원장에게 제출(’14.7.30.)

    * 친환경 인증기 은 Agrix 시스템 입력을 통해 검결과를 제출

  ○ 국립농산물품질 리원은 하반기 1회 사업신청자의 인증기  수 여부 등 

사후 리 검을 실시

  ○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 해요소 리기 원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친환경

안 축산물 직 불 제  지 과  련 하 여  농식품부  는  농 원 의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극 조 

 《제 재   처 벌 내 용 》

  ○ HACCP 인증이 취소되거나, 친환경안 축산물직불  신청자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유기식품 등의 리․지원에 한 법률 제24조에 의거 인증이 취소

되거나 인증을 자진 포기한 경우에는 취소 는 포기한 날로부터 보조 을 

지 하지 않음

  ○ 사 (詐僞)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을 받은 것으로 명된 농업인에게는 보조

을 지 하지 않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 한 보조 은 회수 조치

하고, 향후 친환경안 축산물직 지불제 참여를 제한 

Ⅳ. 2016 년도 사업신 청  수 요 조 사  기타 사항

 1. 2016 년도 사업수 요 조 사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농장소재지 농 원 지원 는 사무소에 신청

(2016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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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경 보 직 지불 제

▶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입니다.

담 당기 담 당과 담 당자 화 번 호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과  장 박선우

사무  민동명

044-201-1551

044-201-1560

소속기 /단체
국립농산물품질 리원

농업경 정보과
사무  이 희 054-429-4077

Ⅰ. 사업개 요

 1. 목   

○ 지역별 특색 있는 경 작물 재배와 마을경 보 활동을 통해 농어 의 경

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 ·도농교류 등과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근 거 법 령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농산어 지역 개발 진에 한 특별법 제30조

○ 농어업·농어   식품산업 기본법 제44조

○ 세계무역기구 정의 이행에 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 농산물의 생산자를 한 직 지불제도 시행규정 제5장(경 보 직 지불제)

 3 .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단  : 백만원)

구   분 2012년까 지 2013 년 2014년 2015년 2016 년이 후

합  계 73,582 ������ ������ ����	
 ������

국  고 51,647 �
��	� �
��	� ����	� ������

지방비 21,935 ����� ����� ����� ����	�

ㅇ 직불 (지자체) 73,117 19,954 19,954 19,666 94,157

 - 국  고 51,182 13,968 13,968 13,766 69,410

 - 지방비 21,935 5,986 5,986 5,900 29,747

ㅇ 행정지원비 465 104 104 104 520

 - 국  고 465 104 104 104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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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5년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1. 사업 상 자

○「농어업경 체 육성  지원에 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 체로 

등록한 농업인 는 농업법인

     - 농업경 체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  농업법인 등은 지원 상에서 제외

 2. 상  작 물

○ 상작물은 경 을 형성·유지·개선하기 한 작물

- 상 작물간의 혼작, 간작, 색동재배(여러 작물 혼합구성), 디자인재배도 가능

- 아래 시작물 이외의 작물( 화류)도 사업목 에 맞는 경우 승인 후 재배 가능

C��DEF�G:������� H

  

��� �����

I��JKL��M�N��OPQR��STUVWLX��YZ8O�

[\]�� ^_�� `a�� bcd�� efgf�� $h[���

iA!jk�l

_�� m!Unm!�� om!�� pq

m!�� rm!� lX�� "O�� 8s!

t[8u[f��v_�l

 3 . 지원  액

○ 직불 (농업인) : 경 작물 170만원/ha, 경 작물 100만원/ha

- 경 작물과  경 작물을 혼 하는 경우는  경 작물로 간주

○ 경 보 활동비(마을경 보 추진 원회) : 15만원/ha

 4. 지원  상 농지 등

가. 직불  지원 상

○「농지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농지를 상으로 다음 요건에 부합하는 농지

- 지역축제·체험·  등 도농교류 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농지

- 경 작물 식재면 이 마을단 (지구)  필지별로 집단화 된 농지

○ 집단화 최소면  기  : 경 작물 2ha이상, 경 작물 10ha이상

※ 동일지구에 경 / 경 작물을 간작으로 심을 경우, 경 작물 재배면

이 2ha 이상이거나 체면 이 10ha이상 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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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직불  지원 제외 상

① 밭농업 직불 을 지원받는 농지

② 경 작물 집단화 면 기 을 충족하지 못한 농지

��./��������+����3��98�1�>Y��2������w5��{�3�

��8��.W���V��2����56

③ 해당작물에 ‘정부수매’, ‘녹비 종자  지원’ 등 품목특정 인 보조 이 지

되는 경우

④ 경 작물로서 축제나 도농교류 로그램과 연계되지 않는 등 다른 용도

(식용,약용,조사료용 등)로 재배하는 작물

��./�� �!�m���U������ ������� V����� ���� ���X���`�V��

2���DE�������

⑤ 농업경 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지 아니한 농지

⑥「농지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 용허가‧ 의를 거친 농지

⑦「농지법」제35조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 용신고를 거친 농지

⑧「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상업·  

 공업지역 안의 농지

⑨「산업입지  개발에 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농공단지 안의 농지

⑩「택지개발 진법」에 의해 지정된 택지개발 정지구 안의 농지

⑪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 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로서 

경 직불  지 요건의 이행이 곤란한 농지

��./�� ��������m�DE�m�F����������� ¡�����

�m�8�56V.W�����w5���V��23����G:3�4-�56

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1. 사업신 청  단 계

�����

가. 마을경 보 추진 원회 구성

① 경 작물 재배농가  마을경 보 활동에 한 반 인 사항을 종합

으로 검․ 리하고 농업인 등 행정 인 업무 지원을 해 동 는 리 

단 의 마을경 보 추진 원회(이하 "추진 원회"로 함)를 구성

② 추진 원회는 원장 1명을 포함한 최소 5명이상의 원으로 구성



- 789 -

③ 추진 원회의 원장은 원이 경 보 직불  추진 원 에 호선

    ④ 추진 원회 운 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 원회 의를 거쳐서 원장이 정함

나. 마을경 보  약 체결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은 

추진 원회와 경 보  보조 의 지 에 한 약(이하 “마을경 보

약”이라 함)을 체결하여야 함

② 시장·군수는 ①항에 따라 마을경 보 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해당 읍·면·동 게시 에 10일 이상 공고

다. 사업신청

① 추진 원회에서는 경 보 직불제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

하여 읍‧면‧동장(이하 읍‧면장이라 함)에게 제출(3월말까지)

② 읍‧면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해 필요하다고 단되는 경우에는 경

작물 재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등에게 농지원부 사본 등을 제공하여 

신청서 작성 시 활용하도록 조

���

라. 사업신청서 수

① 읍‧면장은 추진 원회로부터 사업신청서가 제출되면 상 마을의 경 작물 

재배  마을경 보 활동 계획의 정성을 확인

-「농어업경 체 육성  지원에 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른 농업경

체로 등록된 농업인 여부 확인

- 농업인 등이 신청한 농지의 소재지‧면  등은 농업경 체등록정보를 통

하여 조 확인하고, 집단화기  충족여부는 지 도를 통하여 확인

- 농업경 체정보를 기 으로 신청인의 실제 거주 여부와 자경, 임차, 

탁 농 여부 등을 확인(필요 시 지조사 실시)

 ※ 농업경 체정보에 신청인에게 등록된 농지에 해서만 신청 가능

② 읍‧면장은 상농지의 격여부  신청자격 확인 등을 거쳐 사업 상으로 

합하다고 명되는 경우에는 AgriX에 입력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3

월31일까지)

- 추진 원회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와 함께 경 보 직불제 상 확인결

과와 사업신청 농지의 치도(축척 1/1000지형도)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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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 상 지구  선정 단 계

	�
�	��

가. 사업 상지구 추천

① 시장․군수는 읍‧면장을 통해 신청 받은 사업신청지역  “경 보 직불제 

상지구 선정기 (별지 제7호 서식)”를 활용, 상마을 선정요건에 따라 

경 문가 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  서류심사와 지실사 등을 통해 

상지구를 평가하여 시‧도지사에게 추천(4월20일까지)

②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추천결과를 바탕으로 경 직불 사업수요조사결

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 에게 보고(4월30일까지)

�������

나. 사업 상 면  배정

○ 농림축산식품부장 은 시·도의 사업신청 황, 농산물품질 리원의 이행

실태 검결과, 산 불용액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산 배정(1월)

	�
�	��

다. 시·군별(지구별) 사업 상 면 배정  통보

① 시·도지사는 농식품부에서 배정받은 면  한도 내에서 다음사항을 참고

하여 시군별(지구별) 면 배정  사업 상지구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농

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경 계획이 수립된 지구,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한 경 마을 콘테스트 

우수지구, 축제·농  등의 도농교류가 활발한 지구, 색깔 있는 마을, 

친환경 에 지타운 조성지구, 국가농업유산지정지역, 지역행복생활권 등

은 우선 으로 경 직불 상지구로 선정할 수 있음.

- 년도 국립농산물품질 리원의 약이행실태 검결과 부실여부

② 시장‧군수는 상지구를 선정하고 경 보 직불제 시행지구 상농지, 상자 

등을 읍·면장, 추진 원장, 사업참여자, 경 직불참여농가에 일  통보

 3 . 사업 이 행 단 계

	�


가. 마을경 보 약 체결

○ 시장‧군수는 확정된 상지구별 마을경 보 추진 원회와 1년 단 로 

마을경 보 약 체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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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 상자 변경

① 농지의 매매, 임 , 마을경 보 활동계획의 변경 는 기타 불가피한 사

유로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농가는 추진 원회를 통해 

읍·면장에게 신청

�� �	!"#� $�%&'(��� )��� *+,� �-.� /0�1� 234� �5� 671
�

��8��	!"9:�;<

② 읍‧면장은 경 을 이양 받을 자의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시장‧군수에게 보고

③ 시장‧군수는 변경내용을 검토하고 결정하여 읍․면장, 추진 원장, 신청

인에게 통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라. 이행 검 의뢰

○ 시장‧군수는 마을경 보 약을 체결한 사업지구별 필지 황을 Agrix를 

통해 지구별 이행 검 15일 까지 국립농산물품질 리원(지원, 사무소)에 

이행 검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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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 행 검 단 계

	�
������������

가. 이행 검

○ 국립농산물품질 리원장은 세부이행 검계획을 수립, 각 지원에 시달

나. 이행 검사항

① 검기

- 국립농산물품질 리원 : 약사항  작물재배 리 이행여부

- 시장·군수 : 약사항  마을경 보 활동 이행여부

② 검시기 : 상·하계 사업별로 각1회(이행 검은 작물별 개화시기에 맞춰 실시)

③ 검기간 : 동계작물 5월 15일까지, 하계작물 10월 15일까지

   다. 검결과 처리

    ① 국립농산물품질 리원은 [별지 9호 서식]에 따라 경 작물재배 리 상태

를 작성하고 AgriX 시스템을 통해 시·군에 통보

      * 이행 검 결과에 따른 필지별 내역 통보

    ② 시·군은 별지 11호 서식에 따라 마을경 보 활동 상태를 작성하고 

AgriX 시스템을 통해 시·도와 추진 원회에 보고(통보)

    ③ 시·도는 국립농산물품질 리원과 시·군이 송한 자료를 근거로 보조  

지 액을 결정하고 그 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라. 이의신청

     ①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은 국립농산물품질 리원의 이행 검결과를 

통보받은 후 5일 이내에 경 보 직불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② 국립농산물품질 리원의 이행 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농업인 등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추진 원회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읍·면·

동장)에게 서면으로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

장(읍·면·동장)은 Agrix시스템으로 국립농산물품질 리원에 재조사 요청

     ③ 국립농산물품질 리원은 재조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농지에 해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Agrix시스템에 수정 입력 후 재 송

 5. 보 조  집 행  정 산 단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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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조  지

① 경 보  직불

○ 경 작물 재배에 따른 보조 은 실경작 확인서상의 경작자 계좌에 입

○ 동일한 필지에 이모작 이상으로 경 작물을 재배할 경우에는 각각의 

약에 의해 지 (최  2회)

② 마을경 보 활동에 한 보조

○ 마을경 보 활동비는 마을 표명의의 계좌 는 추진 원장 명의계좌

(○○마을경 보 활동기 “임을 부기하고, 마을경 보 추진 원 5명

이상의 인감을 공동날인하여 리)에 지 한다.

   * 마을경 보 활동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를 지 할 수 없음

    ③ 보조  산출기

      ○ 경 작물 재배에 따른 직불 은 약이행면 에 지 단가를 곱하여 산출

하되 “보조  감액기 ”을 용하여 산출

  - 경 작물재배 : 경 작물 ㎡당 170원, 경 작물 ㎡당 100원

        - 마을경 보 활동비는 경 작물재배 약이행면 에 비례 하여 ㎡당 15원

          * 산출결과 농가별 총 액에서 10원 단  미만은 사 후 지

○ 마을경 보 활동에 지출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보 · 리

���EF��G�EF��H9��I�JKLM�G1N#O+�8�7�#���P���9��I�

JKL�Q��RST9�UV�* ��W�X

  나. 보조  감액기

① 보조  감액기

○ 재배 리  약 이행실태 검결과에 따라 다음 감액기 을 용하여 

보조 을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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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재해지구”로 선정되었을 경우, 종이 

확인될 시는 해당 시장·군수의 단에 따라 보조 을 정상 지 할 수 

있음.

 6 . 사업평가   환 류 단 계

�������

  가. 성과측정 

   ��평가지표 : 지역축제 등 도농교류 로그램과의 연계한 방문객 증가율을 지표로 선정

   ��평가일정 : 사업완료 후 다음해 1월

  나. 환  류

   ��지역축제, 농  등 지역 활성화를 한 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마

을은 다음 연도 사업지구 선정 시 우선 고려

   �� 경 작물 재배 리 부실, 종  식재 불이행, 면 부족 등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연도 사업면  축소 는 참여 배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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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보  고

   ��시장‧군수는 AgriX로 시‧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장 에게 보고

   ��지원 상 확정결과 보고 : 각 시행년도 4월말까지

   ��보조  지 결과 보고 : 각 시행년도 12월말까지

  나. 보조 으로 취득한 요재산 리

   ��보조 으로 취득한 요재산의 사후 리기간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규정된 기 내용연수로 하되 내용연수범 를 참작할 수 있음.

   �� 요한 재산에 하여는 장비를 비치하고, 그 수량의 증감과 재액을 기록

   �� 다만 사후 리기간 내에 요재산의 재액(감정평가액) 부를 국가에 

반환하는 경우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보조 의 산  리에 

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Ⅳ. 2016 년 사업신 청   수 요 조 사

 1. 2016 년도 사업수 요 조 사

가. 경 보 직불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을에서는 읍․면․동장에게 신청

나. 읍․면․동장→시장․군수→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 에게 신청(4.30.)

다. 신청 상 : 경 작물 재배 희망마을 농업인  농업법인

라. 조사내용 : 상마을명, 치, 면 , 경 작물 종류, 참여농가수, 지역활성화 

로그램 연계  마을경 보 활동 계획 등

마. 지원 상 : 농업경 체로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2. 2016 년도 사업신 청   지원 상 자  선정  안 내

가. 2015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용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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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밭 농업직 불 제

▶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입니다.

담 당기 담 당과 담 당자 화 번 호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상담)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단  장 심재규

사무  김재학

044-201-1771

044-201-1778

(지자체 업무담당자 

상담)
″ 사무  ㅇㅇㅇ 044-201-1781

(밭농업직불제 

민원상담)
″ 직불상담 콜센터 1670-8002

Ⅰ. 사업개 요

 1. 목   

  ○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  밭작물의 자 률 제고와 생산기반 유지

 2. 근 거 법 령

  ○ 농어업·농어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 세계무역기구 정의 이행에 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 농업소득의 보 에 한 법률 제4조

  ○ 농산물의 생산자를 한 직 지불제도 시행규정 제5장의2

 3 .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단  : 백만원)

구    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합  계 62,365 72,577 134,731 192,931 228,309

국  고 62,365 72,577 134,731 192,931 228,309

지방비 - - - - -

융 자 - - - - -

자부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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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1. 지 상 농지

  ○ 밭농업고정직 지불  : 지목과 상 없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로서 농지의 

형상  기능을 갖추고 「농업소득의 보 에 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지  요건을 갖춘 농지 

  ○ 밭농업직 지불 (26개 품목) :「측량·수로조사  지 에 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田)(이하 ‘공부상 밭[田]’이라 한다)인 토지로서 해당 연도에 

밭농업보조  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밭

  ○ 밭농업직 지불 (논 이모작) : 지목과 상 없이 논농업고정직 지불  지

상 농지와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것으로 「농업소득의 보 에 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지  요건을 갖춘 농지  년도 10월부터 해당 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식량·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되는 논

    ※ 밭농업고정직 지불  등 밭농업보조 의 지 상 농지는 농업경 체 등록 

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 다음 농지는 밭농업보조  지 상에서 제외

    ① 「농지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② 농지의 용(轉用)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용허가· 의(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③ 농지의 용(轉用)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농지법」제35조  제43조에 따른 

농지의 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④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안에 있는 농지. 단, 등록하는 연도의 

직 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에 하여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1년 이상 밭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단, 등록하는 연도의 직 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에 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상 밭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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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에 따른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 

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는 공업지역의 농지

      - 「산업입지  개발에 한 법률」제6조· 제7조· 제7조의2 는 제8조에 따

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는 농공단지의 농지

      - 「택지개발 진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농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

역의 농지

    ⑥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밭농업보조 을 받는 등 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밭농업보조  환수처분을 받은 자가 소유한 농지. 다만 신청

제한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⑦ 농산물의 생산자를 한 직 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조건불리보조 을 받는 농지와 제39조제1항에 따라 해당연도에 

경 보 보조 을 받는 농지

      ※ 동일 필지에 하여는 밭농업고정직 지불 과 논농업고정직 지불 을 복

하여 지 할 수 없음. 다만, 논 이모작 재배 필지의 경우는 밭농업보조 과 

논농업고정직 지불  복지  가능

 2. 지 상 자

  ○ 「농어업경 체 육성  지원에 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 체로 

등록한 자로서 밭농업보조  지  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

    - 단, 「농어업· 농어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  외의 지역에 

주소 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같은 특별자치도· 시· 군 는 자치구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연 한 시· 군· 구의 농지를 포함한다)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같은 특별자치도·

시·군 는 자치구에 소재하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연 한 시· 군· 구의 

농지를 포함한다)를 경작하는 「농어업경 체 육성  지원에 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농조합법인(이하 " 농조합법인"이라 한다) 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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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연간 농산물 매 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4천5백만원 이상인 농

조합법인 는 농업회사법인

     ③ 밭농업보조  지 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  1년 이상 주소 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 구에 두고 해당 시· 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 으로 다른 시· 구  

연 한 읍· 면· 동 내의 농지를 포함한다)를 직  1년 이상 경작한 자

    - 밭농업에 종사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밭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 수행

(농작업의 일부만 탁하는 경우 포함) 하는 것을 말함

      * 일부 탁의 범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밭농업에 필요한 농작업  일부를 직  

수행하고, 그 결과물인 농산물이 본인에게 최종 귀속하는 경우를 말함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 는 “같은 필지의 농지를 2인 이상이 

공동경작”하는 경우로 같은 시기에 농지를 분할하여 경작하는 때에는 신청자 

별로 경작하는 농지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밭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 수행(농작업의 일부만 탁 포함) 하는 농지분에 

한하여 각각 신청 가능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 는 “같은 필지의 농지를 2인 이상이 공동

경작”하는 경우로 동계와 하계로 시기를 나 어 경작하는 때에는 공동 소유

(경작)자간 합의를 통해 동계, 하계  시기를 선택하여 연간 1회만 신청 가능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밭농업보조  지  상자가 될 수 없음

    - 농업 외의 종합소득 액이 밭농업보조  지 상자 등록신청 년도를 기 으로 3

천7백만원 이상인 자

    - 밭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면 의 합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3 . 신 청 자 격

  ○ 밭농업보조 의 지 상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농업

소득의 보 에 한 법률」  「농산물의 생산자를 한 직 지불제도 시행

규정」에서 정하는 지 상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



- 801 -

 4. 지원 상

  ○ 상품목 

    - 밭고정직불  지 상 : 모든 밭작물(‘12～‘14년 연속하여 밭작물 재배 

농지), 신청 연도는 휴경도 지  상임

    - 밭농업직불  지 상 : 밭재배 26개 품목, 논 이모작(아래 표 참조) 

동   계 하   계
동 계  논 재 배  

사료 ․ 식량작 물

겉보리, 보리, 맥주보리, 

, 호 , 마늘, 조사료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유채, 양 , (추 ), 

감자( 감자)

조, 수수, 옥수수, 메 , 기타

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귀리, 

자운 , 알팔  등), 땅콩, 참깨, 

고추, 감자(가을감자), 고구마, 

들깨, (춘 ), 쪽

청보리, 호 , 이탈리안라이

그라스 등 조사료, 겉보리, 

보리, 맥주보리, , 호 ,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 ,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

      * 보리(겉보리, 보리, 맥주보리), , 호 , 옥수수 등과 같이 식용 는 사료용으로 재배하는 

품목의 경우  상품목에 해당하면 재배목 과 계없이 밭농업보조  지 상

  ○ 조사료는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수단그라스, 귀리, 자운 , 알팔 , 기타 농산물 

표 코드기  조사료(사료작물, 목 류)에 해당하는 품목

      * 사료작물 : 옥수수, 수단그라스, 호맥, 귀리, 사료용 유채, 이탈리안라이그라스

      * 목 류 : 알팔 , 화이트클로버, 드클로버, Birds foot trefoil(버즈풋트 포일), 오차드그라스, 

Tall fescue(톨페스큐), 티모시, Perennial rye grass(페 니얼라이그라스), 터키블루그라스, 

Redtop( 드톱), Reed canarygrass(리이드 리그라스), Meadow fescue(메도우페스큐), 

Bromgrass( 롬그라스)

  ○ 밭농업직불 (밭재배 26개 품목, 논 이모작)의 경우는 상품목 재배면 에 따라 

보조  지  

    - 같은 시기에 2개 이상의 상품목을 섞어지을 경우 재배면 의 합을 측정

    - 동일 필지라도 상품목이 아닌 품목을 심거나 농지의 일부를 휴·폐경하는 경우 

타 품목 재배면 , 휴·폐경면 은 지 상 면 에서 제외

     * 한 필지 내에서 같은 시기에 상품목과 비 상품목 혼·간작시 상품목의 

재배면  유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에만 지원 상으로 인정하며, 지 상 

면 은 상품목 재배면 의 유 비율에 따라 산출

  ○ 동일 농지에 상품목  동계  하계작물을 2회 이상 재배하는 경우에는 

복지 은 배제하고 연간 1회만 지

     *  : 동일 필지내에 동계에 을 재배하고 하계에 콩을 재배하는 경우, 과 

콩  하나의 품목 재배면 에 해서만 밭농업보조 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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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필지내에서 경계를 명확히 달리하여 동계작물과 하계작물을 복되지 

않게 재배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동일부지내 재배가 아니

라는 증빙자료 구비)을 거쳐 밭농업보조  지  가능

    - 년도에 상품목을 식부하여 다음연도에 수확하는 동계작물의 경우 수확년도를 

기 으로 밭농업보조 을 지  

  ○ 시설에서 재배한 품목은 지원 상에서 제외( 단,  밭고정직불  지  상에는  

시설도 포함되며,  해당연도 휴경시에도 지 )

    - 시설이란 온실, 비가림시설 등과 같이 유리, 비닐 등으로 피복하고 사람이 들어가 

농작업이 가능토록 설치한 시설을 말함

    - 터 시설과 같이 사람이 들어가 작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시설에 포함

하지 않음

 5. 밭 농업직 지불  지 요 건

  ○ 농약  화학비료의 사용기 을 수하지 않을 경우 부 는 일부 미지

    - 농약 : 농림축산식품부장 이 고시한 생산단계의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허용기

    - 화학비료 : 농 진흥청장이 토양검사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토양화학성분 기

 6 . 지원 형 태   기

  ○ 지 단가

    - 밭고정직불 (모든 밭작물) : 1만제곱미터당 250천원(㎡당 25원) 

    - 밭농업직불 (밭재배 26개 품목) : 공부상 지목이 ‘밭’인 농지에 해당 연도 

상품목 재배면  총합 1만제곱미터당 400천원(㎡당 40원)

     * 밭농업고정직불  25만원/ha 포함

    - 밭농업직불 (논 이모작) : 해당 연도 상품목 재배면  총합 1만제곱미터당 

500천원(㎡당 50원) 

  ○ 농가당 지 액 : 지 단가(원/㎡) × 해당 연도 상품목 재배면 (㎡)

    * 필지별로 지 액을 계산하여 10원미만 사 후 개인별로 합산 

  ○ 지  상한 : 농업인 4만제곱미터, 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10만제곱미터.

     단, 논 이모작(식량·사료작물) 재배의 경우는 농업인 30만제곱미터, 농조합

법인  농업회사법인 50만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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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1. 사업신 청 단 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 은 재정투입 계획, 지 요건  사업추진 차 등을 반 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 시· 도지사  련 기 ․단체장에게 시달

  ○ 농림축산식품부는 련 기 을 상으로 홍보  설명회 등 개최

  시· 도( 지자 체 )

  ○ 시․도(시· 군· 구)는 련 기 (국립농산물품질 리원, 한국농어 공사, 농  

등)과 조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실시

    - 시· 군· 구 홍보지, 지방지 등에 게재

    - 반상회, 이장· 농업인 표 간담회 개최, 동계 농교육 등을 통한 홍보

  농업인 등  :  등 록 신 청 서 제 출

  ○ 밭농업보조 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 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

소재지 할 읍· 면· 동장 는 국립농산물품질 리원 지원(사무소)장에게  

신청[농업경 체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의함]

    - 등록신청 기간 : (동계) 2015. 3. 2.～ 3.31. (하계) 2015. 3. 2.∼ 6.15.

    - 동계작물의 경우는 ‘15. 3.31.까지 등록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작부

체계상 특수성이 있어 동· 하계작물 구분에 맞지 않는 품목이 등록신청일 

재 재배 인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단하여 등록신청을 받을 수 있음

     * 농업인등은 농지의 매매  임  등 불가피하게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읍·면·

동장에게 변경 신청(동계 6월 15일, 하계 9월말까지)을 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국립농산물품질 리원 지원(사무소)  한국농어 공사(지사)에 이행 검 반려를 

요청하여 변경사항을 반 하고, 이행 검을 재 의뢰

  <등록신청 방법>

  ○ 농업인등은 농업경 체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밭직불 보조  

등 신청 사항 포함됨)를 농지소재지 할 읍· 면· 동장 는 국립농산물품질

리원 지원(사무소)장에게 제출. 단, 농  외의 주소를 둔자의 경우 첨부서류를 

갖추어 제출

    * 읍·면·동  국립농산물품질 리원 지원(사무소)에서는 농업인등이 농업경 체 

등록(변경등록)  보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 화, Fax, 직 방문 등)

   - 경작농지가 같은 시· 군· 구(자치구) 내의 2개 이상 읍· 면· 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

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 면· 동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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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신청하는 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하여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농지소재지  읍·

면·동장  국립농산물품질 리원 지원(사무소)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

    *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을 기 으로 다른 시·군·구  연 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경

작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농지소재지 시·군·구의 읍·면·동장 는 국립농산물품질 리

원 지원(사무소)장에게 등록신청

   - 농 외의 주소를 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다만, 

읍· 면· 동장이 농업경 체 등록정보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하지 않아도 됨

    ㉮ 같은 시· 군· 구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연 한 시·군·구의 

농지를 포함한다)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같은 시· 군· 구에 소재하는 5만제곱

미터 이상의 농지(연 한 시·군·구의 농지를 포함한다)를 경작하는 농조합

법인 는 농업회사법인

      ⇒ 면  증명서류 : (신청자 명의)농지원부, 토지 장, 임 차계약서, 사용 차 

계약서 등

    ㉯ 연간 농산물 매 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4천5백만원 이상인 

농조합법인 는 농업회사법인

      * 연간 농산물 매 액 : 등록 신청하는 직  연도 는 당해연도 매 액

       ⇒ 등록신청자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서류 에서 해당하는 서류 제출

     ․ APC에 농산물을 매한 경우 산출력물· 입  내역 수증

     ․ 농산물을 매하 음을 증명할 수 있는 APC 공식기 명의 직인 힌 확인서

     ․ 행정기  는 농 에서 발행한 밭작물 매입실

     ․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통해 출하한 경우 매  입  내역 수증 등

     ․ 농산물 구입업체에서 발행한 세 계산서 등으로 간이 수증은 제외

    ㉰ 밭농업보조  지 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  1년 이상 주소 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 구( 재 주소지)에 두고, 해당 시· 구에 소재한 1천제곱 미터 

이상의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 으로 다른 시· 구 

 연 한 읍· 면· 동 내의 농지 포함)를 직  1년 이상 경작한 자

     ⇒ 1년 이상 거주 확인 : 주민등록등본 등

     ⇒ 1년 이상 경작 증명서류 : (신청자 명의)밭작물 매 수증, 밭작물 등 

계약재배 수증, 1년 이상 경작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농지소재지 

거주자 3명 확인) 등

      ※ 부당수령 방지를 한 실경작 입증기  강화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등록신청

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계 외의 자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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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의 범 (민법 제779조) : ① 배우자, 직계 족  형제자매 ② 직계 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족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2. 등 록 신 청 서 수 ( 산입 력)   정 보 공 개  단 계

  가. 등록신청서 수  산 입력 : 국립농산물품질 리원 지원(사무소)장 는 

읍· 면· 동장

   ○ 등록신청서 수기간 : (동계) 2015. 3. 2.～3.31, (하계) 2015. 3. 2.∼6.15.

   ○ 등록신청서 산 입력기간 : (동계) 2015. 3. 2. ～ 4. 7.

                                 (하계) 2015. 3. 2. ∼ 6.22.

  나. 지 상 농지 해당 여부 확인  

  다. 지  상자 격여부 확인

    ① 등록 신청 년도를 기  농업 외의 종합소득 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 등록신청서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에 서명한 자는 농식품부에서 일  확인 정

    ②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 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③ 등록 제한기간 에 있는 자

  라. 농 외의 주소(주된 사무소)를 둔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의 증명, 등록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무단 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등 확인

  마. 등록신청자 정보공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 리원  시· 군· 구

   ○ 정보공개 내용 :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 , 재배품목

   ○ 정보공개 기간 : 하계작물 등록신청 산마감 종료 후 30일이내

   ○ 정보공개 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 리원  시· 군· 구의 홈페

이지

     * 열람방법과 개인정보 방법 등 세부 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 이 정하여 고시

   ○ 정보공개에 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 기  : 시장· 군수· 구청장

    - 이의신청 상 : 공개된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 이의신청 방법 등에 한 세부 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 이 정하여 고시

     * 추가 등록신청한 자는 국립농산물품질 리원 등 이행 검 기 에 통보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3 . 지 상 자  선정 단 계

���(�·�·�) ���(�	·
�·�	)

○ `!�Z��!�: ��9��g����
○ �H`!��

→
○ ��9��g
 - (J2) 2015. 4.10.��
 - (?2) 2015.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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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 록 된  농지 등  이 행사항  검단 계

 

 국 립 농산물 품질 리 원 ,  한국농어 공사 :  표본 농가  선정   상 품목 ,  면 확인  

등  지 조 사

  ○ 검기간 : (동계) 2015. 4.13. ∼ 6.15, (하계) 2015. 7. 1. ∼ 9.30.

 
 국 립 농산물 품질 리 원  :  농약 잔 류 검사

  ○ 검사기간 : (동계)등록증 발  후～6.30, (하계)등록증 발  후∼10.31.

  ○ 시료 채취

   - 수확 10일 에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되 밭의 형상을 감안 Z자형 는 

W자형으로 구분하여 최소 6개소 이상의 지 을 무작 로 선정

 농업기술 센 터 ( 도농업기술 원 )  :  토 양 검사

  ○ 검사기간 : (동계)등록증 발  후～6.30, (하계)등록증 발  후∼10.31.

  ○ 검사항목 :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칼륨 성분을 분석하여 합· 부 합 단

 5. 이 의 신 청  단 계  

  ○ 시장· 군수· 구청장(읍· 면· 동장)은 국립농산물품질 리원  한국농어 공사의 

이행 검 결과를 밭농업보조  신청인에게 이행 검 완료 후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

    - 이행 검결과 통보 : (동계) 2015. 6.16. ～ 2015. 6.23.

                          (하계) 2015.10. 1. ∼ 2015.10. 8.

  ○ 농 원  농어 공사의 이행 검 결과에 하여 이의가 있는 농업인 등은 

시장· 군수· 구청장(읍· 면· 동장)에게 서면(별지 제18호 서식)으로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읍· 면· 동장)은 AgriX시스템에 국립농산물

품질 리원  한국농어 공사에 재조사 요청

    - 이의신청 기간 : (동계) 2015. 6.24.～ 7. 3, (하계) 2015.10.12.∼10.23.

    - 국립농산물품질 리원  한국농어 공사는 해당 농지에 해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AgriX시스템에 수정 입력 후 재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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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자 배 정   집 행단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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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사후 리 단 계

  가 . 밭 농업보 조  수 령자  명 단 공 개

   ○ 정보공개 내용 :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 , 재배품목, 수령 액

   ○ 정보열람 기간 : 밭농업보조 을 지 한 날을 기 으로 30일 이내

   ○ 정보열람 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 리원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 열람자의 의무 : 열람목   개인정보 제공

  나 . 부 당지 된  밭 농업보 조 의  환 수

   ○ 부당지 의 환수 : 농업인등이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밭농업보

조 을 받으려고 한 경우 그 밭농업보조 을 지 하지 아니하고, 이미 받은 

경우 그 보조 을 환수하고 향후 3년간 사업 신청참여 제한

  다 . 사업추 진 상 황  검

   ○ 각 시· 도(시· 군· 구)에서는 사업추진상황을 1회 이상 장 지도․ 검

    - 각 시· 도는 시· 군· 구가 합동으로 내 시· 군· 구 상 교차 검 실시

     * 지 면  과신청, 밭농업보조 과 복수령을 제한하는 타직불  수령자의 

복신청, 지 불일치 필지 등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사업추진상황을 하반기 1회 이상 장 검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시· 도와 합동으로 국 시· 도를 상으로 도별 2～3개 

시· 군을 선정하여 시· 도간 교차 검 실시

8 . 사업평가   환 류 단 계

  ○ 농림축산식품부 장   시· 도지사는 직불  지 황 분석, 장 검 등을 

통해 사업실 을 평가

  ○ 사업실  평가결과 문제 에 하여 사업시행지침  제도 개선 추진

  ○ 평가결과에 따른 농 원, 농어 공사  지자체에 인센티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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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016 년도 사업신 청  수 요 조 사  기타 사항

 1. 2016 년도 사업수 요 조 사

  ○ 수요조사 기간 : ‘16.1월∼5월

  ○ 수요조사 기  : 농지소재지 할 읍·면·동사무소 

  ○ 수요조사 농지 

    - 지 상농지로 밭농업보조  상품목 재배에 이용되고 ‘16년도 밭농업

보조 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지

 2. 2016 년도 사업신 청   지원 상 자  선정 안 내

  ○ 2016년도 밭농업보조  지 신청은 3월∼6월, 지 검은 5월∼9월, 보조  

지 은 12월 정 

  ○ 신청자격 

   - 상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다만, 농업외 종합소득 액이 밭농업보조  신청 년도 기  3,700만원 이

상인 자,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 이 1천제곱미터(0.1ha)미만인 경우와 

등록제한 기간 에 있는 자는 신청자격이 없음

  ○ 신청 차

   - 신청자는 신청서를 작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 는 국립농

산물품질 리원 지원(사무소)장에게 제출( 지 사정에 따라 마을 표에게 

제출 가능), 마을 표는 제출된 신청서류에 하여 기재항목의 락여부 

등을 확인하여 읍· 면· 동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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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 진  차

업무 흐름
시기(하계기

)
�������������

① 사업등록신청 

  * 동계작물(3월)

(‘15.3∼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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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신청내용 지(서면) 

조사  심사

 - 등록증교부 

 � * 동계작물(4월)

(‘15.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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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제외자 사유, 이의 신청자 처리결과 등 통지

⇓

④신청내용 지조사

  * 동계작물(4∼6월)

(‘15.7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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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등록내용 이의신청

  * 동계작물(6월)
(‘15.10월)

����"n����(sD�;��� !�;D�£
a��k�.@�e��]O¡�+�¤¥���(�
�S�b���"���(�¦�

⇓

⑥ 지 상자 확정  

통지 

(‘15.10

∼11월)
��e�cd��8
n�]�����S]s�

⇓

⑦ 보조  지

   * 동계·하계 작물
(‘15.12) ��e�cd��&]9§�¨©n�����s

⇓

⑧ 밭농업보조  수

령자 명단 공개
(익년 1월) ���5qrv���"�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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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2년까 지 2013 년 2014년 2015년 2016 년이 후

합  계 421,478 49,170 49,170 49,170 49,170

국  고 327,803 39,511 39,511 39,511 39,511

지방비 93,675 9,659 9,659 9,659 9,659

ㅇ조건불리보조 407,640 38,635 38,635 38,635 38,635

국  고 315,572 38,635 38,635 38,635 38,635

지방비 92,068 9,659 9,659 9,659 9,659

51 조 건 불 리 지역 직 불 제

▶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입니다.

담 당기 담 당과 담 당자 화 번 호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상담)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단  장 심재규

사무  익성

주무  이지숙

044-201-1771

044-201-1772

044-201-1773

(지자체 업무담당자 상담) 농가소득안정추진단              044-201-1781

국립농산물품질 리원
(이행 검)

농업경 정보과 주무  이용 054-429-4078

한국농어 공사
(조건불리지역조사)

농지은행처 
직불사업부 사  원 김상정 061-338-5913

Ⅰ. 사업개 요

 1. 목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등

의 소득보   지역활성화 도모

 2. 근 거 법 령

  ○ 「세계무역기구 정의 이행에 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 「농어업･농어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제3항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농어 지역 개발 진에 한 특별법」 제40조

  ○ WTO 농업 정문 부속서 2의 13 : 지역지원계획에 따른 지불

  ○ 「농산물의 생산자를 한 직 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장

 3 .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단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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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2년까 지 2013 년 2014년 2015년 2016 년이 후

ㅇ행정비 13,838 876 876 876 876

국  고 12,231 876 876 876 876

지방비 1,607

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1. 사업 상  지역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 이 경지율 

 경지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지역(이하 “조건불리지역” 이라 한다)

   - 육지지역은 읍․면지역  경지율 22% 이하이고, 경지경사도 14%이상 농

지면 이 50% 이상인 법정리

   -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 포함)은 읍･면지역 모든 법정리(경지율  경사

도와 계없음)

   ※ 2012년 국 읍 ․ 면지역 법정리별 경지율  경지 경사도 일제조사 결과 등에 

따라 선정된 조건불리지역 법정리를 상으로 지 (동(洞)지역은 도서(島嶼)를 불문

하고 모두 제외)

 2. 지 상  토 지

  ○ 조건불리보조  지 상 마을에 있는 「농지법」제2조 상의 농지 「 지법」

제5조에 따라 조성된 지(이하 “ 지”라 한다)로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토지

    1)「농어업경 체 육성  지원에 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 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지)

    2) 공부상 지목에 상 없이 '03년부터 '05년까지('04 ․' 05년 시범사업 지역은 

'02년부터 '04년까지) 3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 는 지로 리된 

지이어야 함.

    *「농지법」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되는 농지  「 지법」제2조1호  다년생개량

목 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사료작물재배지를 제외한 축사, 도로, 부 시설을 

한 토지 등은 사업 상 토지가 아님(실경작재배지가 사업 상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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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신 청 상 자

  ○ 「농어업경 체 육성  지원에 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

체로 등록한 자로서 조건불리보조  지 상 마을이 속하는 읍･면 지역

에 거주(주민등록을 기 으로 하며, 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하면서 보조  지 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지를 리하는 자

   - 단, 농지 는 지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지 상 마을이 속한 

법정리에 연 한 읍․면에 거주하는 실경작자만 인정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 지)” 는 “같은 필지의 농지( 지)를 

2인  이 상 이  공 동 경 작 ( 리 ) ” 하 는  경 우 로  같 은  시 기 에  농 지 ( 지 ) 를 

분 할 하 여  경작( 리)하는 때에는 신청자 별로 경작( 리)하는 농지( 지)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 수행(농작업의 일부만 탁 포함) 하는 농지( 지)분에 한하여 각각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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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 상 자

  ○ 규정 제27조의 지 상 토지로 인정되고, 규정 제26조에 따른 지 상자로 합한 자

 5. 지 요 건

  ○ 보조 지 개시 연도 신청일로부터 보조 지 연도 지 상자 확정일까지

(사업시행기간) 계속하여 거주(주민등록을 기  등)

  ○ 농지 리의무 필수 이행

   - 농업인 등은 조건불리지역 직 지불사업 보조 지 개시 연도 신청일로부터 보

조 지 연도 확정일까지(사업시행기간) 지 상 농지( 지)를 아래 각 호

의 어느 하나를 경작( 리)하여야 함

    가) 농업의 다원  기능제고를 해 최소한의 생산

    나) 작목은 재배하지 않더라도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경운

    다) 「병역법」에 따라 징집 는 소집, 3개월 이상 국외여행, 질병․취업․선

거에 따른 공직취임, 부상으로 3월 이상 치료, 교도소․구치소 는 보호

감호시설 수용 등 불가피하게 휴경하는 경우에는 경작( 리)으로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읍ㆍ면ㆍ동장) 는 국립농산물품질 리원 지원장․사무소장의 요구에 

농업인 등이 휴경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마을공동기  조성 의무(필수) : 조성 비율  사용용도

 6 . 지원 자 의  사용 용 도

  ○ 농업인의 소득보조, 마을공동기 을 조성하여 지역 활성화 활동에 사용

 7 . 지원 형 태   사업의 무 량

  ○ 재원  지원기  : 농어 구조개선특별회계, 국고 80%, 지방비 20%

  ○ 지 단가10) : 농지 50원/㎡, 지 25원/㎡

    * 공부상 ․답․과수원을 방목용 지로 활용할 경우 ㎡당 25원 지

 8 . 지원 한 도액  기   범

  ○ 농업인 당 지원 하한면  : 1천 제곱미터 이상(지원 상 동일 읍･면내 농지면 )

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1. 조 건 불 리 지역 ( 사업 상  지역 )  선정   통 지

조건불리지역 

선정자료 제출
→

조건불리지역 

법정리 단  선정
→

법정리 코드번호 

부여
→

조건불리지역 

공고  홍보

농어 공사(1월 ) 농림축산식품부(1월 ) AgriX(1월 )
시·도, 시·군·구, 

읍·면(1월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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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한 국 농어 공 사

   ○ 시･도에서 제출받은 법정리별 경지율 자료와 연속지 도  수치지형도를 

분석한 법정리별 경사도 자료, 법정리 변동 자료 등을 검토하여 농림축산

식품부에 조건불리지역 선정 자료를 제출하고, 근거자료는 보 (1월 )

  나 . 시· 도,  시· 군 · 구 ,  읍 · 면

   ○ 시･도지사는 ‘조건불리지역’을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에 통지(1. 20일까지)

   ○ 시장･군수는 ‘조건불리지역’을 읍･면장에게 알리고, 읍･면장은 해당 읍･면 

게시 에 10일 이상 공고

   - 읍･면장은 조건불리보조 (이하 “보조 ”이라 한다)을 지 받으려는 법정리 

는 행정리에서 ‘조건불리지역 직 지불 사업신청서’와 ‘마을발 계획서’를 

2월말까지 읍･면에 제출토록 조치하고 농업인 등이 알 수 있도록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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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 건 불 리 보 조  지 상  마 을  선정

사업신청서  마을발

계획서 제출
→

사업신 청 서  마 을 발

계획서 수정  제출
→

보조  지 상 마을 

선정·통보

운 원회(2월말) 읍·면(2월말) 시·군(3월말)

  가 . 마 을 ( 법 정 리  는  행정 리 ) ,  읍 ․ 면

   ○ 조건불리지역에서 보조 을 받으려는 농업인 등은 조건불리지역의 법정리 

는 행정리(이하 “마 을 ”이라 한다) 단 로 조건불리지역 운 원회(이하 

“운 원 회 ”라 한다)를 구성･운 하여야 함

    - 운 원회는 보조  신청 상자 에서 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

하의 운 원으로 구성함

    - 운 원회의 원장은 운 원회를 표하고, 운 원회의 업무를 총 함

    - 그 밖에 운 원회의 운 에 필요한 사항은 운 원회의 의를 거쳐 운 원

회의 원장(이하 “ 원장”이하 한다)이 정함

   ○ 운 원회는 조건불리지역 직 지불사업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와 마을발 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읍･면장에

게 제출하고 읍․면장은 시장․군수에게 제출(2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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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군(읍･면) 에서는 기 보조 을 지 받은 마을에 하여는 기 제출된 사업

신청서와 마을발 계획서(Agrix 출력물)를 해당 운 원회에 송부하여 확

인･수정･서명 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2월말까지)

     * 읍･면장은 운 원회의 사업신청서  마을발 계획서 작성을 지도․ 조

     * 마을발 계획에는 지역 황, 향후 5년간 마을발 목표  추진 계획 등을 포함

     * 민통선 안, 섬지역 등 보조  지 상 마을에 거주자가 없거나, 극소수인 지원

상 법정리는 해당 읍․면 는 지 상 마을이 속한 법정리에 연 한 읍․면

에 거주하면서 지 상 마을 농지로 출입 농하는 농업인들이 운 원회를 구

성할 수 있으나, 거주지가 아닌 농지소재 마을의 마을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사업시행기간 동안 마을활성화  공익 기능 증진 활동 등 실천 의무는 

마을여건 등에 따라 자율 이행

  나 . 시· 군 · 구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서와 마을발 계획서를 검토하여 보조  지 상  

마을을 선정하여 읍･면장과 운 원장에게 알림(3월말까지)

    - 시장･군수는 마을발 계획의 타당성  주민참여 의지, 인구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 상 마을을 선정하되, 마을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주민참여 의지 등이 없다고 단될 경우 지원 상 마을에서 제외 가능

 3 . 사업신 청  단 계

지침 시달, 홍보  

설명회 등 개최
→ 련 기 과 조·홍보 실시 → 약정신청서 제출(읍·면)

농림축산식품부(1월말) 시·도, 시·군·구(1월말) 농업인 등(3.1～6.15)

  가 . 농업인 등 ․ 운 원 회

    ○ 보조  지 상 마을로 선정되었거나 사업신청서를 제출(이 경우 3월말까

지는 보조  지 상 마을로 선정되어야 함)한 마을의 농업인 등은 ‘조건

불리보조  지  약정신청서[농업경 체 등록신청서(「농어업경 체 육성  지원에 

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를 본인이 직  작성 서명( 리 

작성시도 본인이 직  서명)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읍․면․동 는 국립농

산물품질 리원(이하 ’농 원‘) 지원 는 사무소에 제출

    ○ 보조  지 상 마을에 있는 농지 는 지 소재지(해당 농지나 지

가 같은 는 다른 시․군․자치구 내 2개 이상의 읍․면․동에 있는 경

우에는 면 이 가장 넓은 농지 는 지 소재지)를 할하는 읍․면․

동장 는 농 원 지원장이나 사무소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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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  2015. 3. 1. ～ 2015. 6. 15.

     - 약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당해 기 은 신청내용을 시스템에 입력조치

     - 농 원이 제출받은 경우에는 보조  지 상 마을이 속한 농지 는 지 

소재지 할 읍․면․동장에게 원본 는 사본을 이송하거나 시스템 등으로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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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 을 기 지 받은 농업인등은 시･군(읍･면)으로부터 기 등록된 내용을 

산출력한 '약정신청서'를 배부받아 본인이 직  확인･수정･서명 후 제출

      * 약정신청서에는 공부상 면 , 신청제외 면 (묘지, 창고, 유휴지 등 미경작 면 ), 신청

(실경작) 면  등을 사실 로 기재

      * 읍･면장은 운 원회가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단되는 경우에는 지 약정 신

청 에 농지원부(조사용), 토지 장, 주민등록등( )본 등 사본을 출력하여 

원장에게 제공하고, 농가의 약정신청서 작성에 참고토록 조

 4. 사업자  선정  단 계

지  상 자격 유무 확

인  입력
→

지 상자 선정·통지(읍·면, 운 원회)

이행사항 검 의뢰(농 원)
→

조건불리지역 리 약 

제출  체결(시·군)

읍·면(3.1～6.20) 시·군·구(6월말) 운 원회

  가 . 시· 군 · 구

   ○ 보조 을 신청한 농업인등이 지 상자로 합하며, 토지가 지 상 토지로 

인정되면 보조  지 상자로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조건불리보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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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선정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로 보조  지 상으로 선정된 마을 내 농

지 소재지 할 읍･면장과 운 원회에 알림(6월말까지)

    * 보조  지 상자에서 제외된 신청인에 하여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별도 통보

   ○ 운 원회는 보조  지 상자 선정 결과를 보조 을 신청한 농업인등에게 알려야 함

   ○ AgriX시스템에서 사업 상자(농지․ 지)를 확정하고 등록된 농지 등 이행사항 

검을 국립농산물품질 리원 해당 지원  사무소에 시스템으로 의뢰(6월말까지)

   ○ 보조  지 상자 선정 결과를 통지받은 원장은 지 상자의 합의로 

아래 사항을 포함하는 ‘조건불리지역 리 약’(이하 “ 리 약 ”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 지 상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읍･면장은 시장․군수에게 제출

    - 운 원은 ‘ 리 약’ 작성, 마을공동기  리 등 조건불리지역 직 지불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원장과 의하여 처리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 시 제출한 마을발 계획 내용과 연계하여 리 약 

내용을 검토하고, 운 원회와 조건불리지역 리 약을 체결하여야 함

    * 리 약 체결 시, 리 약 이행표<별지 제6호 서식>, 지 상자 이행 검표, 

사업설명서, 사업안내문 등을 원장에게 송부

     - 원장은 약정신청서를 제출한 농업인등이 참석하는 총회를 개최하여 신청

(실경작)면  등 사실여부 장확인 방법 등에 한 사항을 의하여 처리

      * 장확인은 운 원 활용, 별도 인력 고용 등 여건에 맞게 실시하고, 경비는 

마을공동기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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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보 조  지 요 건  이 행 검 단 계

농지 리의무 이행사항 검 → 리 약  지 상자 이행 검 →
이행 검 결과, 마을공동기  

조성 등 검· 보고(시도)

농산물품질 리원(7.1～9.30) 운 원회(9월말) 시·군·구(10.20)

  가 . 농 원

   ○ 농지 리의무(필수의무) 이행사항 검에 한 사항은 농 원에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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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 원장은 표본 농업인을 선정(모집단의 30%이상)하여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달

     * 표본농가 선정  방법은 농 원장이 정함.

   ○ 검기간 :  2015. 7. 1 ∼ 9. 30일까지

   ○ 검 상 농지

    - 시·군에서 Agrix시스템으로 이행 검을 의뢰한 사업 상자의 농지  지

   ○ 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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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 농지( 지)로 이용( 리) 여부, 목장·산림 등 일부경작 농지( 지)임

에도 공부상 면  체로 신청  미재배농지 경운 여부 등 지 확인

     * 실 경작이 의심되는 등록신청 농업인에 해서는 별도의 경 주 면담 실시

   ○ 검방법

    - 농 원 지원장 는 사무소장은 세부 검계획 수립

    - 항공사진 지 도,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신청 농지의 면  등 검

    - 신청 내용과 지 검 결과가 다를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 조건불리보조  

신청 지 조사표에 신청인의 서명·날인으로 확인하고, 부재시에는 화녹취로 

체 는 장 사진촬  보

  나 . 마 을 ( 법 정 리 ․ 행정 리 )

   ○ 원장은 자체 이행 검단을 구성하여 매년 1회 이상 책임 검을 실시하고, 

그 검결과는 ‘조건불리지역 리 약 이행 검표’<별지 제6호 서식>  

‘조건불리보조  지 상자 이행 검표’<별지 제6-1호 서식>를 작성  

읍･면장에게 제출(9월말까지)

  다 . 시․ 군 ․ 구

   1)  지 요 건  이 행여 부  확인

    ○ 원장이 제출한 리 약 이행 검표  지 상자 이행 검표를 참고로 

지 요건의 이행 여부 검

    가 )  마 을 공 동 기  조 성 ( 필수 의 무 )   정 리  여 부  확인

     ○ 마을별 연 2회 이상 검하되, 회계 리 담당자의 지정 여부, 기  사용의 

정성 등 마을공동기 의 조성  집행 상태 등을 검･지도

     * 집행실 이 없는 경우에도 기  유용 등 사  사용 여부 검을 통해 통장거래내역 확인 필

수

     ○ 조건불리지역에서 제외된 마을의 마을공동기  잔액은 부 사용시까지 

마을별 연 1회 이상 집행 상태 등을 계속 검･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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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마 을 활 성 화  실 천  등  이 행여 부  확인

     ○ 마을에서 제출하는 ‘조건불리지역 리 약 이행표’를 참고로 시장･군수와 

체결한 리 약의 ‘마을활성화  공익  기능 증진 활동’ 이행 여부 검

      ※ 마을발 계획에 따라 연차별 이행계획을 수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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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이 의 신 청  단 계

이행 검 결과 통보(신청인) → 이의신청(시·군·구, 읍·면·동) →
해당 농지 재조사, 결과 수정 

입력 후 재 송

시·군·구, 읍·면·동(10.1～10.5) 농업인 등(10.7～10.20) 농산물품질 리원(10.7～10.20)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읍ㆍ면ㆍ동장)은 국립농산물품질 리원의 이행 검 결과를 

조건불리보조  신청인에게 이행 검 완료 후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

   - 이행 검결과 통보 : 2015. 10. 1 ∼ 2015. 10. 5일

  ○ 국립농산물품질 리원의 이행 검 결과에 하여 이의가 있는 농업인 등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읍ㆍ면ㆍ동장)에게 서면(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재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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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요건 검결과 제  재  기  

농지 리 의무 불이행
◦ 1차 : 경고  불이행 농지면  보조  미지

◦ 2차 : 보조  지 단(2년간)

◦ 3차 이상 : 보조  지 단(3년간)

마을공동기  사용
용도외 

사용

◦ 1차 ; 경고  마을공동기 으로 환수

◦ 2차 ; 마을공동기 으로 환수  기 지 단(2년간)

마을활성화 실천  

공익  기능증진 등

약

불이행

◦ 1차 : 경고

◦ 2차 : 마을기  최소 규모( 체 보조 의 20%)의 50% 감액

◦ 3차 : 마을공동기  조성액 지  단(3년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읍ㆍ면ㆍ동장)은 Agrix시스템에 

사유를 기록하고 이의신청서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 리원에 재조사 요청

   - 이의신청 기간 : 2015. 10. 7 ∼ 2015. 10. 20일

 7 . 자 배 정   보 조  지  단 계

  가 . 시․ 군 ․ 구

   ○ 보조  산정기   제재기 에 따라 산정한 지 상자별 지 액을 신청인이 

보조  신청시 제출한 계좌에 입  처리(“농림조건직불”로 명시)

    - 보조  산정기  : 지 단가(㎡당 농지 50원, 지 25원)에 지 상 면

(㎡)을 곱하여 산정하되, 10원미만은 사

     * 신청자와 수령자가 다른 경우는 시장․군수가 사유를 확인한 다음 합당하다고 인정될 

때만 지

    - 마을공동기 은 리 약의 공동기  조성 비율에 따라 마을공동기  계좌에 입

     * 보조 을 시‧군의 산으로 편성 시 지방재정법 등 련법령과 산편성지침에서 

정한 범  내에서 보상  등 한 산과목으로 편성하여 집행

 8 . 상 자  리   환 수  등

  가 . 상 자  리

   ○ 보조  지 상으로 선정된 토지의 경작자가 지 요건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최  선정연도를 포함하여 사업시행기간(5년) 동안 계속하여 보조  지

  나 . 조 건 불 리 보 조 의  환 수  등

   ○ 지 요 건  불 이 행시 제 재 기

    - 규정 제33조제2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 의 지 요건 불이행의 경우 시장․군

수는 지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농업인등에 하여 보조 의 일부 는 

부를 지 하지 아니하고 아래 제재기 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지

요건 불이행 으로 보조  지  단의 처분을 받게 된 농업인등은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향후 3년 이내 조건불리지역 직 지불사업 참여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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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책기  : 자연재해의 경우, 농업인이 사망 는 질병으로 농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농지가 토지수용을 받는 경우, 기타 불가항력  요인에 의한 경우는 

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면함

   ※ 마을공동기 을 유용, 횡령 등 사 용도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시․․군․구에서는 

계법령 등에 따라 조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건불리보조 을 받은 경우에 한 

제재기   사후 리

    - 시장․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을 받은 것으로 명

된 농업인등에 하여는 보조  지 을 단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 한 보조 은 환수 조치하고, 해당 농업인은 향후 3년간 사업

의 참여를 제한하고, 해당 마을에 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

구         분 검결 과 제  재  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보조 을 받은 경우

1회 발 ◦ 경고

2회 발
◦ 마을공동기  최소규모( 체 보조 의 

20%)의 50% 감액

3회 발
◦ 마을공동기 액 지  단(향후 3년간 

공동기  지  단)

Ⅳ. 2016 년도 사업신 청  수 요 조 사  기타  사항

 1. 2016 년도 사업수 요 조 사

  ○ ‘15년 사업신청  보조  지 면 , 미지원 법정리(마을)  ’15년 사업추진  

가능면  등을 고려하여 사업 상 면  추정

 2. 수 요 조 사 방 법   홍 보

  ○ 농지 용 등으로 인한 연평균 상지역 감소면  등을 감안, ’16년 사업 추진 

가능면  악

  ○ 담당자에 한 시행지침 교육  농업인에 해 리 릿 배포, 반상회보 활용 홍보

 3 . 2016 년도 사업신 청   지원 상 자  선정 안 내

  ○ 2015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용하여 신청

  ○ 조건불리지역 선정 방안

   - 보조 을 5년간 지원한 법정리는 2015년 조건불리지역 선정기 에 합한 

법정리만을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

   ※ 행 조건불리지역 선정기 에 부 합한 시( )의 동(洞)지역 도서(島嶼)는 조건

불리지역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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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농어업인건강‧연 보험료지원사업

①  농어 업인  건 강 보 험 료  지원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농림축산식품부 농 복지여성과입니다.

담 당기 담 당과 담 당자 화 번 호

농림축산식품부 농 복지여성과
과  장 이시혜

사무  곽기형

044-201-1571

044-201-1574

소속기 /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차  장 이원희

과  장 상원

02-3276-7860

02-3276-7862

Ⅰ. 사업개 요

 1. 목   

  ○ 의료이용의 근성이 낮은 농어  거주 농어업인에 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2. 근 거 법 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농어 지역 개발 진에 한 특별법」 제13조, 제43조

  ○「농어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한 특별법」제27조, 제33조

  ○「농어 구조개선특별회계법」제5조

 3 .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단  : 백만원)

구   분 2012년까 지 2013 년 2014년 2015년 2016 년

합  계 1,179,805 172,121 183,752 172,983 172,983

국   고 1,179,805 172,121 183,752 172,983 172,983

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1. 건 강 보 험 료  지원  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 )  농어   농어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

축산․임업․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어   농어 의 범 (「농어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한 특별법 제2조,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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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농어

        ① 군(郡)  도농복합시( )의 읍․면

        ② 시( )의 동(洞)지역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2. 농어

        ① 농업진흥지역

        ② 개발제한구역

        ③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제1종 용주거

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보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하나에 속하는 

지역. 다만, 해당 지역 주변에 소재하 는  농경 지가  개 발 제 한 구 역 으 로 

존 치 하 는  경 우

        ④「공공주택건설 등에 한 특별법」 제17조에 의해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을 받아 개발제한구역에서 용도변경된 지역으로서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보상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탁 까지) 지역. 단 기존에 건 강

보 험 료 를  지원 받 던 농어 업인 을  상 으 로  한 다

    - 농어업인의 범  : 농어업인의 구체 인 범 (붙임 1 참조)

 2. 제 외 상

  ○ 농어   농어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

  ○ 농어   농어  지역에 거주하나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3 . 지원 액

  ○ 건강보험료의 28% 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 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4. 지원 형 태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농어업인 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한 후 정부지원 액을 경감한 보험료 고지서 발부

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1. 신 규  상 자 의  지원  신 청

  ○ 신규 지원 상자는 공단지사에 비치(홈페이지 게재)한 별지 제1호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상 확인서’를 이(통)장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할 공단 지사에 제출

    - 단, 「농어업경 체 육성  지원에 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 정보의 등록)에 

따라 농업경 체 등록된 농업인은 이(통)장 확인 생략 가능하며 이 경우 농업

경 체 등록(변경신청) 확인서 제출 

     * 2016년부터 농업인의 경우 농업경 체 등록자에 한하여 지원될 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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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단은 지원 상 여부를 통보하고, 지원 기 에 따라 지원

 이 ․ 통 장

  ○ 신규 상자의 확인 요청 시 농어업 종사  농업 련 법인에 1년 이상 고용 

여부 확인

    - 인근 농경지 경작자  법인 계자 등의 면담, 련자료 요청 등을 통하여 

농어업 종사 여부  농어업인 해당일 확인

 시․ 군 ․ 구 ( 읍 ․ 면 ․ 동 )

  ○ 이․통장의 1차 확인을 거쳐 제출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상 확인서’의 

2차 확인

    - 주민등록 산 조회, 토지정보시스템, 농지원부, 직불제 신청 서류 등을 확인 

농어업 종사여부  지원 상 지역 거주여부를 확인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상 확인서’의 ‘농어업인 해당일’을 반드시 확인

하며, 기재된 해당일이 맞지 않을시 확인된 농어업인 해당일을 기재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 지사)

  ○ 제출 받은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상 확인서’ 검토  지원 상 격

여부 통보

    - 지원 상 격여부(부 격자는 사유 명시)  지원 내역 등 통보

  ○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 신규지원 상자는 신청시 부터 지원, 다만 신청직  6개월 범 내에서 

지원자격이 있는 시 부터 소  지원 가능

    - 소  용 시 을 확인 할 수 없을 경우 이․통장의 농어업인 확인시 을 

기 으로 지원

2. 농어 업인  건 강 보 험 료  지원 상 자  일제 조 사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상자의 자격요건 확인을 통해 요건미달자 지원 제외 

 신규 지원 상자 발굴을 하여 연 2회 일제조사 실시(4∼6월, 10∼12월)

  ○ 각 시·도(시·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된 지원 상자 명단을 

확인하여 신규  부 격 상자 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자체의 조사 결과를 토 로 지원요건을 갖추고 있는자를 

최종 확정하고 요건 미달자에 해서는 조사완료 해당월의 익월부터 지원에서 

제외하고, 신규 지원 상자 발굴을 해 지원사업 홍보 실시

   - 단, 지원제외 상자에 해 안내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지원제외 사유, 

소명 차 등을 안내하여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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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일제조사 추진계획 수립

    - 일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지

  ○ 일제조사 추진상황 확인  조사결과 확인

    - 시·도의 일제조사 추진상황  공단의 조사결과 확인

 시· 도( 지자 체 )

  ○ 일제조사 실시

    - (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일제조사 리스트를 확인하여 

해당 시·군  읍·면·동에 배부하고, 

    - (시·군  읍·면) 상지역 확인(농어   농어  범  유형)  농어업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조사

  ○ 일제조사 추진상황 지 확인 조

    - (시·군) 농림축산식품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제조사 추진상황 지 확인 시 

장 안내  조사 상황 제출

  ○ 일제조사 결과 통보

    - (시·도) 일제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조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국민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지사)에 통보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 일제조사 상자 리스트 작성  배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일제조사 추진계획이 통지되면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일제조사 상자 리스트를 작성하여 계

기 *에 송부     

      * 국립농산물품질 리원, 한국농어 공사,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제조사 상자 리스트와 계기  자료(농어업인 련 

DB자료)와 조하여 지확인이 필요한 자들의 명단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

  ○ 계자 교육  지 확인 조

    - 일제조사 계자(지역본부, 지자체 담당자) 교육, 지 확인 시 담당자 참석, 

자료 제출 등 조

  ○ 일제조사 결과 반   통보

    - 시·도로부터 통보된 일제조사 결과를 건강보험료 산정 시 반 (상·하반기), 

신규 지원 상자 발굴을 해 사업 홍보(상반기)  그 결과를 농림축산

식품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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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자 배 정 단 계

  ○ 농림축산식품부의 분기별 산배정 계획에 따라 산배정

 농림축산식품부

  ○ 분기별로 산배정계획을 수립  분기별 산 배정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 사업비 신청

    -농림축산식품부의 분기별 산배정계획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월별집행실

에 따라 분기별 사업비 배정 신청

  ○ 사업비 집행

    - 농어업인에게 지원 액을 제외한 고지서를 발부하고, 그 결과를 집계하여 집행

    - 지역가입자의 주민 출입, 지역변동일 는 신고한 날짜가 1일인 경우 당월

부터 소  는 해제, 2일부터는 익월부터 용

    - 농어 업인  건 강 보 험 료  경 감  용  기간 은  경 감 기 에  해 당하 지 아 니 하 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단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함

  ○ 사업비 정산  련 통계 보고

    - 공단은 익년 1월까지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  익년 2월까지 사업 련 통계 보고

     ․정산결과 집행 잔액은 반납하고 조치결과 농림축산식품부 통보(사본 첨부)

 4. 이 행 검단 계

 《사후 리 》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 사업 리 주 체 )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상자 자체 조사(월1회)

    - 산조회 등을 통하여 매월 보험료 산정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상자에 한 

격 여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부 격자에 해서는 즉시 사유를 통보하고 

지원 상에서 제외

  ○ 조사 결과 부 격자에 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익월부터 지원 상에서 제외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

 농림축산식품부

  ○ 정부 산의 지원실태와 사후 리사항 등을 검하여 부당집행 사 방지

  ○ 주기  일제조사와 연계하여 공단지역본부  시․군․구 주로 검

    - 검내용 : 자체 조사 계획 수립여부, 지확인조사 실태, 부 격자 조사 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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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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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어 업인  연 보 험 료  지원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농림축산식품부 농 복지여성과 입니다.

담 당기 담 당과 담 당자 화 번 호

농림축산식품부 농 복지여성과
과  장 이시혜

사무  곽기형

044-201-1571

044-201-1574

소속기 /단체 국민연 공단
차  장 정필세

과  장 이 미 

02-2240-1246

02-2240-1244

Ⅰ. 사업개 요

 1. 목   

  ○ 농산물 수입개방 확 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  부담 경감을 해 연 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 인 노후생활 도모

 2. 근 거 법 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농어 지역 개발 진에 한 특별법」 제16조

  ○「농어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한 특별법」 제31조

  ○「농어 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5조

 3 .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단  : 백만원)

구    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    계 887,557 105,905 140,308 163,760 163,760

국   고 887,557 105,905 140,308 163,760 163,760

 

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1. 농어 업인  연 보 험 료  지원 상

  ○ 국민연  지역가입자(당연․특례)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농어업인

  ○「국민연 법 시행령」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어업인

    -「농어업ㆍ농어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붙임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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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 외 상

  ○「국민연 법 시행령」제5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어업인

    - 농어업에서 발생한 소득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자

    - 농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액을 제외한 연간 소득액이 년도 평균

소득월액의 12배에 해당하는 액을 과하는 자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3 . 지원 내 용   지원 액

  ○ 본인이 부담할 연 보험료의 1/2를 과하지 않는 범  내에서 ’15년 최고  

40,950원/월을 지원(기 소득월액 910,000원)

    * 지원기  변경 : (’07년까지) 등 제 → (’08년부터) 기 소득 액(월)

 4. 지원 형 태  사업규 모

  ○ 사업비 : 국비 100%

  ○ 사업규모 : 사업신청 규모에 따라 산의 범  내에서 지원

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1. 신 규 상 자 의  지원  신 청 ( 농어 업인  확인 )

  ○「국민연 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국민

연  확인서(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에 의하여 신고(제출)하되, 다음의 경우

에는 동 서식에 의한 신고(제출) 생략

    - 농업경 정보 등록, 농지원부, 축산업 허가  등록*, 어업면허를 받은 자, 어업권을 

등록한 자,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어업의 신고를 한 자(맨손어업포함), 

염 허가자, 어업경 체 등록자

    * 축산법 제22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해당

    * 자어업허가증(IC칩카드)의 경우, 어업허가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확인 가능

    * 2016년부터 농업인은 농업경 정보 등록자에 한하여 지원될 정

  ○ 농어업인 해당 여부

    - 농어업인의 기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붙임1)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모

두 농어업인으로 간주

    - 농업․임업․어업인 구분 시 농업․임업․어업을 겸업하는 경우 주 소득원이 

있는 분야를 기록

      ( ) 농업소득 40%, 어업소득 60%의 소득을 올리는 자는 어업인으로 기록

    - 축산인의 기 은 농업인의 범 에 하여 악

      ( ) 축산경 을 통하여 연간 매액이 120만원 이상 는 연간 9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농업인으로 간주

      ※ 국민연  확인서(농어업인 보험료 지원)는 농가주가 아닌 농어업인 세 원인 

경우에도 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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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 통 장

  * 1차 확인 : 상자의 거주지 는 농․임․어업을 직  경 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지역의 이장․통장

  ○ 농어업인 확인 요청 시 농어업 종사  농업 련 법인에 1년 이상 고용 여부 확인

    - 인근 농경지 경작자  법인 계자 등의 면담, 련자료 요청 등을 통하여 

농어업 종사 여부  농어업인 해당일 확인

 읍 ․ 면 ․ 동 장

  * 2차 확인 : 상자의 거주지 는 토지의 소재지를 할하는 시․구청장 는 읍․

면장(단, 확인업무가 시․구에서 동으로 이 된 지자체는 동장확인)

  ○ 이․통장의 1차 확인을 거쳐 제출된 연 보험료 지원 상 국민연  확인서의 

2차 확인

    - 주민등록 산조회, 토지정보시스템, 각종 직 지불제 신청 서류 등을 확인 

는 법인 계자와 면담  련자료 요청 등을 통해 농어업 종사여부를 확인

    - 농어업인 확인서의 ‘농어업인 해당일’을 반드시 2차 확인시 최종 확인

 국 민 연 공 단 ( 지사)

  ○ 제출받은 국민연  확인서(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검토  지원 상 격

여부 통보

    - 지원 상 격여부(부 격자는 사유 명시)  지원 내역 등 통보

  ○ 연 보험료 국고지원

    - 신규지원 상자는 신청시 부터 지원, 다만 신청직  6개월 범 내에서 

지원자격이 발생한 시 부터 소  지원이 가능

    - 소 용 시 을 확인 할 수 없을 경우 이․통장의 농어업인 확인시 을 

기 으로 지원

2. 농어 업인  연 보 험 료  지원 상 자  일제 조 사

  ○ 농어업인 연 보험료 지원 상자의 자격요건 확인을 통해 부 격자 지원 제외  

신규 지원 상자 발굴을 하여 연 2회 일제조사 실시(4∼6월, 10∼12월)

  ○ 각 시·도(시·군·구)에서는 국민연 공단으로부터 통보된 지원 상자 명단을 

확인하여 신규  부 격 상자 조사

  ○ 국민연 공단은 지자체의 조사 결과를 토 로 지원요건을 갖추고 있는자를 최종 

확정하고 요건 미달자에 해서는 조사완료 해당월의 익월부터 지원에서 

제외하고, 신규 지원 상자 발굴을 해 지원사업 홍보 실시

   - 단, 지원제외 상자에 해 안내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지원제외 사유, 

소명 차 등을 안내하여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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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일제조사 추진계획 수립

    - 일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국민연 공단에 통지

  ○ 일제조사 추진상황  조사결과 확인

    - 시·도의 일제조사 추진상황  공단의 조사결과 확인

 시· 도( 지자 체 )

  ○ 일제조사 실시

    - (시·도) 국민연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일제조사 리스트를 확인하여 해당 

시·군  읍·면·동에 배부하고, 

    - (시·군  읍·면) 농어업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조사

  ○ 일제조사 추진상황 지 확인 조

    - (시·군) 농림축산식품부  국민연 공단의 일제조사 추진상황 지 확인시 

장 안내  조사 상황 제출

  ○ 일제조사 결과 통보

    - (시·도) 일제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일제조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국민연 공단(본부)에 통보

 국 민 연 공 단

  ○ 일제조사 상자 리스트 작성  배부

    - 국민연 공단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일제조사 추진계획이 통지되면 농어업인 연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일제조사 상자 리스트를 작성하여 계기
*

에 

송부

      * 농산물품질 리원, 한국농어 공사,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국민연 공단은 일제조사 상자 리스트와 계기  자료(농어업인 련 DB

자료)와 조하여 지확인이 필요한 자들의 명단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

  ○ 계자 교육  지 확인 조

    - 일제조사 계자(지사, 지자체 담당자) 교육, 지 확인 시 담당자 참석, 

자료 제출 등 조

  ○ 일제조사 결과 반   통보

    - 시·도로부터 통보된 일제조사 결과를 연 보험료 산정 시 반 (상·하반기) 

 신규 지원 상자 발굴을 해 사업 홍보(상반기)를 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

 3 . 사업비  배 정   집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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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 분기별 산배정계획 수립  산 배정

 국 민 연 공 단

  ○ 사업비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의 분기별 산배정계획과 국민연 공단의 월별집행실 에 

따라 분기별 사업비 배정 신청

  ○ 사업비 집행

    - 농어업인 가입자가 납부할 연 보험료에서 지원액을 공제하고 고지

     ※ 연 보험료를 납부한 농어업인에게만 지원혜택이 있음.

  ○ 사업비 정산  련 통계 보고

    - 국민연 공단은 익년 1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비 정산결과를 보고 

 익년 2월까지 사업 련 통계 보고

     ․정산결과 집행 잔액은 반납하고 조치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사본 첨부)

 4. 이 행 검단 계

 《사후 리 》

  ○ 국민연 공단은 부 격자 등이 연 보험료 지원을 받지 않도록 자체 산망을 

이용한 조사 등 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국 민 연 공 단 ( 사업 리 주 체 )

  ○ 농어업인 연 보험료 지원 상자 자체 조사(월 1회)

    - 산조회 등을 통하여 매월 보험료 산정  농어업인 연 보험료 지원 상자에 

한 격 여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부 격자에 해서는 즉시 사유를 

통보하고 지원 상에서 제외

  ○ 조사 결과 부 격자에 해서는 국민연 공단에서 익월부터 지원 상에서 

제외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

 농림축산식품부  

  ○ 정부 산의 지원실태와 사후 리사항 등을 검하여 부당집행 사 방지

  ○ 주기  일제조사와 연계하여 공단(지사)  시․군․구 주로 검

    - 검내용 : 자체 조사 계획 수립여부, 지 확인조사 실태, 부 격자 조사 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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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농업안 보건센터지정·운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농림축산식품부 농 복지여성과 입니다.

담 당기 담 당과 담 당자 화 번 호

농림축산식품부 농 복지여성과
과  장 이시혜

사무  곽기형

044-201-1571

044-201-1574

Ⅰ. 사업개 요

 1. 목   

  ○ 농업인의 고령화  장기간 농작업 등으로 의료에 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안 보건센터를 지정·운 하여 농업인의 직업성 질환 조사연구 

 질환·재해 방 교육 등으로 농업인의 건강한 삶 유지

 2. 근 거 법 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농어 지역 개발 진에 한 특별법」제15조의2

※ 제15조의2(농어업인 질환의 방 등을 한 시설의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농어업인의 질환  업무상 재해의 

원인규명과 련 연구와 방  치료 등을 하여 연구기 , 학교 는 병원 등이 

농업안 보건센터를 설치·운 할 경우 운 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3 .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단  : 백만원)

구    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  계 - 1,655 2,315 2,645 2,645

국  고 - 1,505 2,105 2,405 2,405

자부담 - 150 210 240 240

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1. 사업 상 자

  ○ 각 지정 센터( 학병원, 의과 학, 연구소 등)

     * 센터 지정 : (’14년) 7개소 지정·운 , (’15년) 1개소 추가 지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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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 자 격   요 건

  ○ 학병원, 의과 학, 연구소 등

 3 . 지원 자 의  사용 용 도

  ○ 인건비(용역성 경비) : 60% 이내

  ○ 조사연구비 : 15% 이상

  ○ 방교육 활동비 : 15% 이상

  ○ 센터 운 경비 등 : 10% 이내

 4. 지원 형 태   사업규 모

  ○ 사업비 : 민간경상보조 각 센터별 연간 3억원 범 내 국고 100% 지원, 국고 

지원액의 10% 이상 자부담

  ○ 사업규모 : ’15년도 농업안 보건센터 8개소 운

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1. 사업신 청 단 계

  ○ 사업주 기  : 농림축산식품부

  가 . 농림축산식품부

  ○ 센터 지정계획의 수립(센터 지정목 의 원활한 달성과 농업인 직업성 질환 

발생에 따른 응 등 필요한 경우 센터의 추가 지정계획 수립)

  ○ 센터 지정기  공모

    - 센터 지정계획에 따라 센터 설립을 한 지정기  공모

    - 공모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보에 10일 이상 공고

  나 . 학 병 원 ,  의 과 학 ,  연 구 소  등

  ○ 응모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제출

 ∙ 참여 연구인력 황, 활용 연구 기자재  연구시설 등의 황

 ∙ 농업인 직업성 질환 련 분야 연구활동 실

 ∙ 지정 후 3년간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 별지 제2･3호서식

 ∙ 센터의 구성  운  계획, 자부담 규모  활용 계획

 ∙ 력기 과의 력계획서

 ∙ 농업인 의료 사 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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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  선정 단 계

  가 . 농림축산식품부

  ○ 센터 응모기  상 심사

    - 별도의 심사단을 구성하여 「농업안 보건센터 지정․운 지침」에서 정

한 차와 방법에 따라 응모기 을 상으로 심사

  ○ 심사결과 센터 지정을 보에 공고하고, 지정서 교부

 3 . 사업계 획  수 립   시행 단 계

  가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계획서 수립의 기본방향 제시

  ○ 센터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검토, 수정․보완 지시  변경 승인

  나 . 농업안 보 건 센 터

  ○ 사업계획서 수립 제출

    - 사업계획은 3개년 사업계획서와 당해연도 사업계획서로 구분하여 수립

    - 3개년 사업계획서는 3년간의 사업추진계획, 소요 산  재원 확보방안 

등을 총 으로 작성

    - 당해연도 사업계획서는 장기 사업계획  3개년 사업계획서에 따라 매

년도 사업계획과 소요 산 등을 구체 으로 작성

  ○ 사업계획의 변경

    - 3개년 사업계획서  당해연도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작성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되,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농림축

산식품부장 에서 승인 신청

 4. 자 배 정  단 계

  ○ 농림축산식품부의 분기별 산  자  배정계획에 따라 배정

  가 . 농업안 보 건 센 터

  ○ 1분기의 경우 1월 에 보조  교부를 신청하고, 2분기 이후부터는 매분기 

월에 교부 신청

  나 . 농림축산식품부

  ○ 각 센터별 자  집행상황을 고려하여 매분기별로 보조  교부

    - 1차 보조 은 1월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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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차 보조 은 매분기 에 교부

     * 보조  교부시기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재정 운용상황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5. 이 행 검 단 계

  가 . 농업안 보 건 센 터

  ○ 「농업안 보건센터 지정․운 지침」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농림축산

식품부장 에게 보고

    - 제출기한 : 매반기 말을 기 으로 익월 10일까지

    - 제출내용 :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사업개요, 사업추진 황, 분기말 산

집행상황, 계획 비 사업추진 부진사유  조치계획 등을 구체 으로 작성

  ○ 사업 추진실  보고

    - 센터에서는 보조사업 완료, 보조사업 폐지승인, 회계연도 종료 시에는 완료

(승인/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추진실  보고서’를 별도 지정 

서식에 따라 작성․제출

     * 보고내용 등 구체 인 사항에 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별도 문서로 안내

  나 . 농림축산식품부

  ○ 센터로부터 주기 으로 ‘보조사업 수행상황’  ‘사업 추진실 ’을 보고받고 

필요한 지도․ 검 실시

  ○ 보조  산의 정운 을 해 필요시 센터장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장

에 출입하여 보조사업  보조 을 검사․확인

Ⅳ. 2016 년도 센 터  지정 신 청  안 내

 1. 2016 년도 센 터  지정 신 청

  ○ 농림축산식품부의 별도 공고(1～2월 정)에 따라 신청

 2. 2016 년도 지원 상 자  선정

  ○ 2015년도 지침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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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농업인자녀 농업후계인력장학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농림축산식품부 농 복지여성과입니다.

담 당기 담 당과 담 당자 화 번 호

농림축산식품부 농 복지여성과
과  장 이 시 혜

사무  이 지 은

044-201-1571

044-201-1578

농어 희망재단 장 학 

  장 정 태 일

과  장 서  혜

주  임 윤 여 진

02-509-2243

02-509-2244

02-509-1467

Ⅰ. 사업개 요

 1. 목

  ○ 농어업인 자녀  농업 후계인력에게 장학 을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  우수 농업 후계인력 육성

 2. 근 거 법 령

  ○ 농어 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

  ○ 농어업·농어   식품산업기본법 제53조

 3 .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단  : 백만원)

 

구 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 계 - - - 15,150 15,150

국 고 - - - 15,150 15,150

 

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1. 지원 자 격   요 건

  ○ 학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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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원 상

농어업인 자녀 농어업인 자녀로서 소득 수 , 성  등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후계

인력

농

장학생

농식품계열학과에 재학 인 농업인 본인 학생  졸업 후 농 

종사 의지가 강한 농업인 자녀 학생

인

장학생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  성 , 진로 의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 고교장학

   - 농식품‧생명 계열 고교 재학생  농어 지역 학교 문화‧체육분야 우수 학생

  ※ 지원 상별 세부 요건은 농어 희망재단의 장학 지원 세부신청요강 참조

 2. 상 자  선정

  ○ 학장학

   - ① 장학 신청(학생) → ② 심사  추천( 학→재단) → ③ 선발(재단) 

   - 평가항목: 거주지, 성   이수학 , 소득기 , 농식품계열 학과 련성, 

학과장 추천사유, 농계획서  진로계획서 등

  ○ 고교장학

   - ① 심사  추천(학교･ 한체육회→재단) → ② 자격심의･선발(재단)

   - 농업후계인력: 농식품계열 특목·특성화  자 농고 재학생  선정기 에 

따라 학교장 추천자 선발 

   - 체육계열 우수학생: 농 지역 거주자  농 지역학교 재학생  추천

    * 체육계열 ･ ･고 재학생  국규모 참가 경력자에 한하여 한체육회 추천을 통해 선발

  ※ 지원 상별 세부 요건은 농어 희망재단의 장학 지원 세부신청요강 참조

 3 . 지원 상  액

  ○ 학장학 : (농업인 자녀) 150만원/학기, (후계인력) 200～250만원/학기

    * 타 장학 과 복 시 등록  범 를 과할 수 없음

  ○ 고교장학 : (농업후계인력) 50만원/연, (체육계열 우수학생) 100만원/연

 4. 지원 조 건  :  정 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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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1. 사업계 획 수 립 단 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인 자녀  농업 후계인력 장학 지원 세부시행계획」승인

  농어 희망 재 단

  ○ 「농업인 자녀  농업 후계인력 장학  신청요강」공고

   - 1학기는 년도 12월 , 2학기는 당해연도 6월 

  ○ 장학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동 신청요강에서 정한 신청기한 내 신청

 2. 지원 상 자  선정 단 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인 자녀  농업 후계인력 장학 지원 세부시행계획」 신청자격과 선정기  제시

  농어 희망 재 단

  ○ 「농업인 자녀  농업 후계인력 장학 지원 사업계획」에 따라 학에서 

추천한 신청학생 자격기 (제출서류 포함) 심사  

 3 . 사업비  배 정   집 행

  농림축산식품부

  ○ 반기별 산 배정(상반기 1월, 하반기 6월)

  농어 희망 재 단

  ○ 사업비 신청  집행

   - 농림축산식품부의 산배정계획에 따라 반기별로 사업비 신청  집행

   - 장학 은 각 학교로 지 하며, 학교에서 해당 학생에게 선감면 조치 는 

해당학생 직 입  후 지 정산함

  ○ 사업비 정산  련 통계 보고

   - 당해연도 12월까지 사업실   련 통계 보고

   - 익년 1월까지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

   - 정산결과 집행 잔액은 반납하고 조치결과는 농식품부 통보(사본 첨부)

 4. 이 행 검단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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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 리 》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 희망재단으로 하여  매년 1회 탁 리비 집행상황 검

  농어 희망 재 단

  ○ 농어 희망재단은 매 학기 장학사업이 종료되는 로 당해학기 장학  신청  

지원 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장학생  지원학교를 상으로 사업 추진상황 검(필요시 농식품부 합동)

 《사후 리 》

��

�������

  ○ 장학  부당수혜자는 장학 지원 세부신청요강에 의거 해당학기 장학 을 

회수하고, 신청자격을 제한

 5. 이 행 검단 계

  ○ 농어 희망재단은 연말 문조사업체에 의뢰하여 장학 을 수혜받은 농업인 

자녀  농업 후계인력 장학생을 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Ⅳ. 2016 년도 사업신 청  수 요 조 사  기타 사항

 1. 2016 년도 사업수 요 조 사

  ○ 2015년 장학  신청률  산규모를 고려하여 수요 결정, 별도조사 불필요 

 2. 2016 년도 사업신 청   지원 상 자  선정 안 내

  ○ ’15년도 하반기  ’16년도 상반기에 학기별「세부신청요강」 공고



������

Ⅴ. 소 득 원 개 발   생활 환 경 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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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농어 휴양자원개발사업

제 1편 . 농어 휴 양 단 지

▶ 이 사업지침에 한 해석기 은 농림축산식품부 농 산업과입니다.

담 당기 담 당과 담 당자 화 번 호

농림축산식품부 농 산업과
과  장 박성우

사무  최윤석

044-201-1581

044-201-1590

Ⅰ. 사업개 요

 1. 목     

  ◦ 농어 의 쾌 한 자연환경과 농어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농림어업 시 , 학습 , 

지역특산물 매시설 등 농어 휴양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도시민 등에게 

체험‧휴양 공간으로 제공함으로서 농어 지역 소득증

 2. 근 거 법 령

  ◦ 농어 정비법 제2조(정의), 제81조(농어  휴양의 지원‧육성), 제82조(농어  

휴양단지의 개발), 제84조(토지  시설의 분양), 제85조(농어  휴양

지사업자의 신고 등), 제87조(농어  휴양지사업의 승계), 제88조(지도·감독 

등),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제90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106조(다른 

법률과의 계), 제114조( 공검사), 제116조(허가 취소 등), 제117조(지정 해제), 제

118조(청문) 등

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1. 사업 상 자(사업시행자) : 제한 없음

 2. 사업내 용

  ◦ 사업규모  시설기

    - 사업규모 : 1만5천㎡～100만㎡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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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시설 : 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 농어업 시 (60㎡이상), 학습 (60㎡이상)

       * 농어업 시 이 학습 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학습 을 

설치하지 않고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자율시설 : 농어 정비법 제81조제2항 규정에 의한 지역특산물 매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그 밖의 시설 등으로 사업자가 자율 으로 결정(단 농어

휴양단지 사업의 운 에 필요한 시설로써 개별법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내 개발행 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함)

  ◦ 사업비 지원 :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  는 융자 은 없음

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1. 사업신 청 단 계

  ◦ 사업주 기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자가 농어 휴양단지를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 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 차에 따라 지정‧개발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할 시‧군‧

구에 신청하여야 함

 2. 사업추 진 단 계

 (1) 지정·개발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 휴양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시행

자가 작성한 사업계획개요  주요내용에 하여  농어업·농어   식품

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 휴양단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농어 정비법 제

8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함(시장‧군수가 직  개발하는 경우에도 한 같음)

 (2) 사업계획의 승인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농어 휴양단지를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 정비법 제106조 

등의 규정에 따라 미리 계기 과 의하여야 하며, 계기 의 의 의견을 

반 하여 승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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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사업계획서상의 총사업비에 한 

자 조달계획을 은행 등 공공기 에서 발 한 객 인 입증서류를 확인 후 

승인하여 공사  자 부족으로 인한 공사 단, 사업기간연장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 휴양단지 사업계획을 승인(변경승인 포함)하거나 

취소한 경우 농어 정비법 제8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함

 (3) 사업계획변경

  ◦ 사업계획 변경은 사업목  달성 는 지여건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허용하여야 함

  ◦ 농어 정비법시행령 제72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 정비법 제82조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변경신청에 하여 사  계기 의 

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3 . 사업시행단 계   

  ◦ 농어 휴양단지의 지정·승인 등 행정조치와 련 취소, 지정해제 등이 필요

할 경우 농어 정비법 제89조·제90조·제116조·제117조 등의 규정에 따름

  ◦ 사업시행자는 매년도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산액 는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공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한 같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정계획에 따라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 확인

하여 지도‧감독에 철 를 기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운 의 활성화를 해 부분 공이 가능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 정비법 제114조 규정에 따라 공검사를 실시하고, 

공검사결과를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용지매수  보상은 부동산 가격공시  감정평가에 한 법률, 공익사업을 

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한 법률 등 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하되 의매수를 원칙으로 함

  ◦ 사업시행자는 조사설계  용지매수가 완료된 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되, 조사설계  공사감리는 농어 정비법 제115조에 의거 한국

농어 공사 등에 탁하여 시행 가능함

  ◦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조속히 확정측량을 필한 후 지 공부를 정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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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업운 단 계

  가. 토지  시설의 분양

  ◦ 사업시행자가 농어 정비법 제114조에 따른 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토지와 

시설을 분양(임 )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가 공 후 토지와 시설을 분양(임 )할려고 할때에는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고 공계획서에도 포함되어야 함

  나. 사업자의 신고

  ◦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경 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 공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 신고내용을 확인‧검토 후 문제가 없을 경우 사업

자신고필증을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5. 이 행 검단 계

  가 . 사업자  수 사항

    ◦ 사업자는 시설  생 안 에 주의‧ 리를 철 히 하여 안 사고 등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취지에 부합되도록 미풍양속을 해하지 않는 범 내에서 

건 하게 운 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계 행정기 의 시설‧운  개선명령을 수하여야 함

  나 . 사후 리

   (1) 사업자  사업장에 한 정기 인 지도‧ 검 실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분기 1회 이상 공정계획 등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추진 

여부, 부 편의시설 등의 조성‧운  실태, 시설  생안 리 실태 등을 

검하여야 함

    ◦ 검결과 농어 정비법, 공 생 리법, 식품 생법 등 제반 련법령에 

따른 시정조치  사업계획승인 취소 등 조치를 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승인 취소시 농어 정비법 제106조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사업자 지정과 련하여 의한 계기 에 

승인 취소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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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시행단계(개발단계)에서의 법‧부당행 에 한 조치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이 정하게 시행되도록 사업시행자에 하여 사  

지도‧ 검을 철 히 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농어 정비법 제116조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허가 취소 등 조치를 하여야 함

   (3) 사업운 단계에서의 법‧부당행 에 따른 조치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 휴양단지사업이 미풍양속을 해하지 않게 

건 하게 운 되도록 사업자  사업장에 한 지도‧ 검을 철 히 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 정비법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제116조(허가취소 등)

의 조치를 하 을때에는 농어 정비법 시행규칙 제51조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함

  다 . 보 고

    ◦ 시‧도지사는 매년 12월말기  농어 휴양단지 추진실 을 취합하여 다음해 

1.2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 에게 보고

  라 . 기타

    ◦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 정비법의 련규정, 례 등에 따름

    ◦ 이 지침은 요약분으로 구체 인 사항과 추진체계, 련서식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농어 정비법(별지 서식)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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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편 . 농원

▶ 이 사업지침에 한 해석기 은 농림축산식품부 농 산업과입니다.

담 당기 담 당과 담 당자 화 번 호

농림축산식품부 농 산업과
과  장 박성우

사무  최윤석

044-201-1581

044-201-1590

Ⅰ. 사업개 요

 1. 목     

  ◦ 농어 의 자연자원과 농림축산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매시설, 

농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음식 는 용역을 제공하여 도시민 등

에게 농어업‧농어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농어업인 등의 소득증

 2. 근 거 법 령

  ◦ 농어 정비법 제2조(정의), 제81조(농어  휴양의 지원‧육성), 제83조( 농원의 개발), 

제84조(토지  시설의 분양), 제85조(농어  휴양지사업자의 신고 등), 제87조

(농어  휴양지사업의 승계), 제88조(지도·감독 등),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제

90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106조(다른법률 의 계), 제114조( 공검사), 

제116조(허가 취소등), 제118조(청문) 등

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1. 사업 상 자

  ◦ 농어업인, 한국농어 공사, 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 단체(농업 동

조합  앙회, 산림조합  앙회, 농업법인)

 2. 사업내 용

  ◦ 사업규모 : 2,000㎡이상～100,000㎡미만

  ◦ 기본시설 : 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 농체험시설(농장면 ) : 작목입식면  등이 2,000㎡이상으로서 승인면 의 

20%이상 조성

  ◦ 자율시설 : 농어 정비법 제81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규정에 의한 

지역특산물 매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음식제공시설, 기타 시설 등으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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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자율 으로 설치여부 결정(단 농원 사업의 운 에 필요한 시설로써 개별법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내 개발행 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함)

 3 . 지원 자   요 건

  ◦ 농업종합자 으로 시설설치, 개보수  농원 운 을 한 운 자  지원

  ◦ 지원 상자 : 농업인, 농업법인

  ◦ 융자(농업종합자 )

    - 시설자    : 연리 3%, 5년거치 10년상환

    - 개보수자  : 3%, 2년거치 3년상환(다만, 출 액 기  50백만원 이상은 3년거치 

5년상환, 1억원이상은 3년거치 7년상환)

    - 운 자    : 리 용방식 선택(고정 3%, 변동), 2년이내 상환

     * 고정 : 출  만기 시까지 3%의 고정 리 용

     * 변동 : 최 리는 출시  기 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리가 

변동됨(기 리에 연동하여 상승 는 하락)

  ◦ 융자한도 : 15억원이내(신규  재무제표 미제출 사업자는 융기  총 출  포함 7억원미만)

    - 융자 액은 출취 기 에서 출심사 후 결정

  ◦ 융자(농업종합자 )지원 신청시 구비서류

    -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발 받은 사업계획 승인서를 할 농업종합자  

출취 기 에 신청

      * 자  지원에 련된 사항은 농업종합자  출취 기 에서 안내

  ◦ 융자(농업종합자 )지원에 따른 유의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을 승인 할때에는 사업계획서‧운 계획서, 자

조달계획서, 련 개별법(국계법, 농지법 등)  사업자의 자  지원자격 

등을 종합 으로 면 히 검토 후 사업계획을 승인하여 자  부족으로 인한 

사업 단 등 부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농업종합자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에 해서는 사업계획 승인 직 에 사업자로 

하여  융자를 신청토록 안내하고 출취 기 의 출심사 결과를 확인한 후 승인

    - 자 조달계획은 거래은행 통장사본, 출취 기 의 출심사 결과 등으로 확인

    - 사업시행자가 농업종합자  융자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고 출취 기 에서 농업종합자  지원 상자로 

선정( 출가능여부  출 액 결정)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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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융자 련 참고자료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농업자  이차보 (②농업종합

자 지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 등 련규정을 참고

 4. 지원 자 의  사용 용 도

    ◦ 융자 은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목 외 사용은 일체 불허

    ◦ 기타 융자에 한 사항은 농업종합자  출취 기 의 여신 리규정 용

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1. 사업신 청 단 계

  ◦ 사업주 기  :  시장‧군수‧구청장

  ◦ 농원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 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 차를 거쳐야 함

(자부담으로 사업할 경우에도 한 같음)

  ◦ 농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연차별‧공종별 공정계획  자 집행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2. 사업추 진 단 계

  (1) 사업계획 승인

   ◦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원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 정비법 

제106조 등의 규정에 따라 미리 계기 과 의하여야 하며, 계기 의 

의 의견을 반 하여 승인하여야 함(변경승인의 경우에도 한 같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사업계획서상의 총사업비에 한 

자 조달계획을 은행 등 공공기 에서 발 한 객 인 입증서류를 확인 후 

승인하여 공사  자 부족으로 인한 공사 단, 사업기간연장 등이 최소화되도

록 하여야 함

  (2) 사업계획변경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의 변경을 사업목  달성 는 지여건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허용하여야 함

     - 한, 숙박‧식당 등 락시설의 확  변경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 

범  내에서 변경 승인하여야 함

   ◦ 사업자는 농어 정비법시행령 제72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 정비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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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군수‧구청장은 면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계획변경에 하여 농체

험시설 면 의 20%이상(최소 2,000㎡이상) 농체험시설조성 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계획 변경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3 . 사업시행단 계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원 사업 시행 에 경 사정 등으로 인하여 사업 토지 

 시설 등이 경매처분된 사업장에 하여는 지 청문조사 등을 실시한 

후 당해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계획 승인취소 등을 검토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당해연도 공정계획을 인력‧자재 수 계획 뿐만 아니라 기상

여건  각종 인‧허가 차 등을 감안하여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사업이 부

실화되지 않도록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변경하고자 할때

에도 한 같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정계획에 따라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 

확인 등 사  사업시행인가에 한 지도‧감독에 철 를 기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검사를 신청하여

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 정비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공검

사를 실시하고, 공검사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농원 사업자가 사업을 경 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 공 후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내용을 검토 후 

사업자 신고필증을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숙박‧식당 등 농원 시설에 한 지도‧ 검  

공검사를 철 히 하여 농원으로서의 특성유지와 시설  생 련 안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조치와 련 취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어 정비

법 제89조·제90조·제116조 등의 규정에 따름

 4. 사업운 단 계

   ◦ 토지  시설의 분양(임 ), 사업자의 신고는 농어 휴양단지의 규정을 용함

 5. 이 행 검단 계

  가 . 사업자  수 사항

    ◦ 사업자는 농원 사업 취지에 부합하고 미풍양속을 해하는 불건 ‧

퇴폐운 을 하지 않도록 건 하게 운 하며 시설  생 안 에 주의‧

리를 철 히 하여 안 사고 등 방지에 노력하여야 함



- 854 -

    ◦ 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계 행정기 의 시설‧운  개선명령을 수하여야 함

    ◦ 농어 정비법 제87조(농어 휴양지사업의 승계)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승계

받은 자는 농원사업 신고한 자의 지 를 승계함(농어 정비법 제87

조제3항에 따라 승계받은 자는 반드시 농업인, 한국농어 공사  통

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단체만 가능함)

    ◦ 농원 사업자는 사업자 변경시 권리‧의무 승계에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나 . 사후 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분기 1회 이상 사업취지 부합‧건 운  실태, 작목입식‧

부 편의시설 등의 조성‧운  실태, 시설  생안 리 실태 등을 검하고 

제반 계법령에 반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련규정에 따라 조치하여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후 리와 련 사업자가 농어 정비법 제89조·제90조·

제116조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어 정비법 련 규정에 의해 처분을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 승인 취소시 농어 정비법 제106조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련 의한 계기 에 승인취소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농업종합자 (융자)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하여는 

출취 기 에 통보하여야 함

  다 . 보  고

    ◦ 시도지사는 매년 12월말기  농원사업 추진 황을 취합하여 다음해 

1.2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 에게 보고

  라 . 기 타

    ◦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 정비법의 련규정, 례 등에 따름

    ◦ 이 지침은 요약분으로 구체 인 사항과 추진체계, 련서식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농어 정비법(별지 서식)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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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농어 휴 양 단 지[  ] 
                           사업 신 청 서

               농원           [  ] 

사  업

시행자

성  명
(명칭)

생년월일

주  소   화

농 어
휴 양 지 명 칭

        치

사 업  규 모       ㎡ (답              과       지       기타       )

사 업  기 간 착공 정일  .    .    . 공 정일  .    .    .

사   업   비       백만원 (융자     , 지방비     , 자부담     , 기타      )

   농어 정비법 제82조, 제83조  같은법 시행령 제71조, 제72조 규정에 따라 농어

휴양지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시행자( 표자)          (서명 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농어 휴양지(농어 휴양단지, 농원) 시설물 등 조성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지번‧지목  지 이 포함된 토지소유명세서

          3. 시설물 배치상황 등이 포함된 조감도

          4. 휴양지 주변의 자원 황과 도로 등 교통여건

          5. 작목별, 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

          6. 농어 휴양지(농어 휴양단지, 농원)의 분양‧운 계획

          7. 농산물‧ 통음식‧토산품 등의 매계획

          8. 기타 농어 휴양지(농어 휴양단지, 농원) 개발에 필요한 서류

          9.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10. 법 제116조 규정에 의한 타법률의 인‧허가 등의 의제에 필요한 서류

            (해당 법률이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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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편 . 농어 민 박 사업

▶ 이 사업지침에 한 해석기 은 농림축산식품부 농 산업과입니다.

담 당기 담 당과 담 당자 화 번 호

농림축산식품부 농 산업과
과  장 박성우

사무  최윤석

044-201-1581

044-201-1590

Ⅰ. 사업개 요

 1. 목     

  ◦ 농어 지역과 농어 지역 주민이 직  거주하고 있는 1개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포함)을 이용하여 농어 주민의 소득 증

 2. 근 거 법 령

  ◦ 농어 정비법 제2조(정의), 제81조(농어  휴양의 지원‧육성), 제86조(농어 민박사업자의 

신고), 제88조(지도·감독 등),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제90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1. 사업 상 자

  ◦ 사업 상자 : 농어 지역 는 농어 지역의 주민

 2. 사업규 모   시설 기

  ◦ 사업규모  시설기

    - 사업규모 : 농어 지역 는 농어 지역 주민이 직  거주하는 주택 연면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포함)

       * '05.11.5이 부터 농어 민박을 운 이던 자가 ’06.5.4까지 농어 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교부받은 경우, 주택 연면 이 230제곱미터를 과하더라도 객실 

7실까지 운 가능

    - 시설기

     ‧ 소방시설 설치유지  안 리에 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수동식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하고, 각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함

       * 기존 민박의 경우는 ’15.12.31까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 오수처리시설은 환경부고시 제2013-6호(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 상인원 산정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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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박사업자가 이용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업범

    - 숙박, 취사시설, 농산물 매 등(다만, 음식제공은 불허용)

     * 농어 정비법 개정을 통해 ‘15년 하반기부터 투숙객에 한해 조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정

 3 . 지원 자   요 건

  ◦ 주민이 직  거주하는 기존 주택을 농어 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 증‧개축 비용을 농업종합자 으로 지원(단, 증‧개축시에도 주택 연면 은 230㎡미만

이어야 함)

  ◦ 지원 상자 : 농어 민박사업자가 농업인인 경우에만 지원

  ◦ 융자(농업종합자 )

    - 시설자  : 연리 3%, 5년거치 10년상환

    - 개수‧보수자  : 3%, 2년거치 3년상환(다만, 출 액 기  50백만원 이상은 3년

거치 5년상환, 1억원이상은 3년거치 7년상환)

    - 운 자  : 리 용방식 선택(고정 3%, 변동), 2년이내 상환

     * 고정 : 출  만기 시까지 3%의 고정 리 용

     * 변동 : 최 리는 출시  기 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리가 

변동됨(기 리에 연동하여 상승 는 하락)

  ◦ 융자(농업종합자 )지원 신청시 구비서류

    -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발 받은 사업계획 승인서를 할 농업종합자  

출취 기 에 신청

     * 자  지원에 련된 사항은 농업종합자  출취 기 에서 안내

  ◦ 융자(농업종합자 )지원에 따른 유의사항

    - 사업자가 농업종합자 을 융자 받고자 할 경우 민박사업 신고를 하고 출취

기 에서 지원 상자로 선정( 출가능여부  출 액 결정)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함

     * 융자 련 참고자료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농업자  이차보 (②농업종합자

지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 등 련규정을 참고

 4. 지원 자 의  사용 용 도

  ◦ 융자 은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목 외 사용은 일제 불허

  ◦ 기타 융자에 한 사항은 농업종합자  출취 기 의 여신 리규정 용

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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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신 고 단 계

  ◦ 사업주 기  : 시장‧군수‧구청장

  ◦ 농어 민박 사업을 하려는 자는 농어 정비법 제86조에 따라 농어 민박사업자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신고시 첨부서류 : 주민등록 등본, 건축물 장 등 (이외 정화조, 소방시설 등 행정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는 련 증빙자료 추가 요구 가능)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 민박사업자로서의 요건  시설기  등을 검토‧

확인하여 농어 민박사업자로 합한 경우 농어 민박사업자 신고필증 발 하여야 함

 2. 이 행 검단 계

  가 . 사업자  수 사항

   ◦ 사업자는 농어 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해당 민박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농어 민박을 운 하여야 함

   ◦ 사업자는 농어 민박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 하여야 하고 청소년 이성혼숙 

등 미풍양속을 해하는 불건 ‧퇴폐운 을 하여서는 안됨

   ◦ 시장·군수는 민박사업자가 불건 ·퇴폐운 이 발되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에는 농어 정비법  제반 계법률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 사업자는 농어 민박의 규모  시설기 을 수하여 농어 민박을 운 하도록 

하고 시설  생안 에 주의‧ 리를 철 히 하여 안 사고 등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설 증‧개축 등으로 인한 객실 수 변경, 주택연면 의 변경 등 농어

민박사업 신고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농어 민박사업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계 행정기 의 시설‧운 에 한 개선명령을 

수하여야 함

  나 . 사후 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분기 1회 이상 농어 민박의 규모, 생, 소방안   

시설기  수, 민박사업자 거주 여부 등 운 황을 검하고 농어 정

비법 제89조  제9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내지 사업장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 민박사업자 사업장 폐쇄시 계기 에 사업장 폐쇄 내

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농업종합자 (융자)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하여는 

농업종합자  출취 기 에 통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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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농어 민 박 사업자  교 육  실 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 민박사업자를 상으로 서비스·안  제고를 하여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15년도 하반기부터 농어 정비법 개정으로 농어 민박 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서비스·안 교육 이수가 의무화됨

      * ‘15년도 상반기 법 개정  교육이수자는 법개정 이후 의무교육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함

   ◦ 교육계획 수립

     - 각 시·도는 연 에 농어 민박사업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시·군에 시달하고, 각 시·군에서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교육계획에는 일정, 소요 산, 교육내용 등 포함

   ◦ 자 배정

     - 농식품부는 시·도별로 민박수 등을 감안하여 산을 배정하고, 수요를 

악하여 자 배정

     - 시·도는 분기별 배정된 국비와 함께 지방비를 포함하여 시·군·구에 자 을 

배정하고, 시·군·구는 분기별 배정된 자 을 사업완료 후 정산

     - 시·도  시·군·구는 「보조  리에 한 법률」등 련 법령과 「농림

축산식품분야 재정 리사업 기본규정」등에 따른 집행 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 보 고

   ◦ 시‧도지사는 매년 12월말 기  농어 민박사업자 지정  취소 황을 악

하여 다음해 1.25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 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매년 12월말 기  교육  정산결과를 악하여 다음해 1.25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 에게 보고

  마 . 기타

   ◦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 정비법의 련규정, 례 등을 따름

   ◦ 이 지침은 요약분으로 구체 인 사항과 추진체계, 련서식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농어 정비법(별지 서식)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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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농 보 육 여 건 개 선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농림축산식품부 농 복지여성과 입니다.

담 당 기 담 당 과 담 당 자 화 번 호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농 복 지 여 성 과
과   장  이 시 혜

사 무  강 규

044- 201- 157 1

044- 201- 157 6

①  농  공 동  아 이 돌 센 터 ( 소 규 모  국 공 립  어 린 이 집 )  지원

Ⅰ. 사업개 요

 1. 목   

  ○ 보육시설이 없는 농 지역의 보육사각지 를 해소하기 하여 농  공 동  

아 이 돌 센 터 * 설치  운 지원(이동식 놀이교실** 포함)

    * 농  읍․면지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 ( 탁운  포함)하는 국공립보육

시설로써 3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함

    ** 보육시설이 없는 농  마을을 놀이차량으로 방문하여 놀이감․도서 여, 육아

지원 로그램 등 지원

 2. 근 거 법 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농 지역 개발 진에 한 특별법」 제18조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

  ○ 「 유아보육법」 제36조  제52조

  ○ 「농어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한 특별법」 제22조

 3 .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단  : 백만원) 

구    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합  계 1,183 6,542 1,938 1,471 1,471

국  고 910 4,810 1,482 1,152 1,152

지방비 273 1,732 456 319 319

 * 2012년까지 추진한 “농 소규모보육시설지원”을 2013년부터 “농  공동아이돌 센터지원”으로 변경

 * 2015년 농 공동아이돌 센터 시설 설치 는 이동식놀이교실 산 7개소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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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1. 사업 상 자  

  < 농  공 동 아 이 돌 센 터 >

  ○ 유아 3인 이상 20인 이하의 소규모 보육시설(이하 “농  공동아이돌 센터”)을 

설치․운 하고자 하는 시장․군수 는 시설 탁운 자

    - 시장․군수는 보육교직원을 채용하여 직  운 하거나 법인․단체 는 개인

에게 탁 운 할 수 있으며([붙임 1-1] 농 공동아이돌 센터 운 (안)), 탁 

운 에 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국공립어린이집 탁기 ”을 용함.

      * 부지 는 건물을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개인, 법인, 단체)는 「 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단서 조항(부지 는 

건물을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자)에 

따라 지방보육정책 원회에서 심의하여 탁자로 선정 가능

    - 농  공동아이돌 센터지원 사업 상자가 유아 3인 이상 10인 이하의 

소규모 보육시설을 설치․운 하고자 하는 경우 본원과 같이 책임을 지고 

직  운  는 분원시설로 운  모두 가능함([붙임 1-2] 분원 운 규정 참조)

    

  ◇ 분원시설 :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고 본원의 원장이 분원에 해 

책임을 지는 시설

  ◇ 본원시설 : 분원의 운 에 한 반 인 책임을 지은 국공립어린이집

  < 이 동 식 놀 이 교 실 >

  ○ 보육시설이 없는 농 지역을 방문하여 놀이감  도서 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도지사, 시장․군수 는 탁운 자

 2. 지원 자 격   요 건

  < 농  공 동 아 이 돌 센 터 >

  ○ 보육시설(민간․국공립 보육시설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는 도서지역에 한 

“농  공동아이돌 센터” 수 계획 등이 포함된 지방보육정책 원회의 심의

결과를 제출한 시․군

   - 시장․군수는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하여 「 유아보육법」 제11조 

제1항  「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지방보육정책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농  공동아이돌 센터는 마을회   기타 유휴시설을 활용한 리모델링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시설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신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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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시설 리모델링․신축시 보육 유아수(3인 이상 20인 이하)를 고려하여 

필요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자제

  < 이 동 식 놀 이 교 실 >

  ○ 이동식놀이교실 운 을 하고자 “이동식 놀이교실 운 지침(붙임 2-1)”에 따라 

사업계획서(붙임2-2)를 작성하여 제출한 도  시․군

 3 . 지원 상

  < 농  공 동 아 이 돌 센 터 >

  ○ 농 지역  보육시설(민간․국공립 보육시설 포함)이 없는 읍 ․ 면 지역  

는  도서지역 에  한 하 여  지원

   - 단,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면 이 넓어 실질 으로 

기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설치함

  < 이 동 식 놀 이 교 실 >

  ○ 보육시설이 없거나 이용이 어려운 농 지역에 한하여 지원

 4. 지원 자 의  사용 용 도

  ○ 시설비(마을회 ․기타 유휴시설의 리모델링비 는 시설 신축비,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 기자재  장비구입비, 차량구입비) 지원

  ○ 운 비(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보육교사 교통비, 교재․교구 구입비, 로

그램개발비, 냉․난방비) 지원

   - 단, 유아 원이 20인 이하인 시설에 한하여 지원(시설의 원이 21인 이상

인 시설은 지원 제외)

  ○ 이동식 놀이교실 운 비(인건비, 차량임차비, 놀이감 등 기자재 구입비) 지원

 5. 지원 형 태   사업 의 무 량

  ○ 자 재원 : 국비, 지방비 

  ○ 지원조건 : 보조

   - 농 공동아이돌 센터 시설비 : 국비 70%, 지방비 30%

   - 농 공동아이돌 센터 운 비 : 국비 정액지원

   - 이동식 놀이교실 운  : 국비 70%, 지방비 30%

 6 . 지원 한 도액  기   범

  < 농  공 동 아 이 돌 센 터  시설 비 >

  ○ 개소당 최  152,000천원 지원(국비 70%, 지방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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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3∼15인 이하 보육시설 설치

   - 리모델링․신축비 : 64.35㎡이내(3인 이상 15인 이하 보육시설로 제한), 

81,725천원(지원단가 1,270,000원/㎡ 용)

     * 시설은 「 유아보육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의 “어린이집  그 놀이터의 설치기 ”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 : 33㎡, 20,000천원(지원단가 606,060원/㎡ 용)

   - 기자재․장비구입 : 29,000천원

   - 차량구입 : 22,000천원/1 (15인승 이하 고) 

     * 보육시설 신축  숙박시설의 부지매입비는 지원 상에서 제외

   ※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 기자재․장비구입  차량구입비는 어린이집 

운 에 필요한 지 여부를 지자체에서 확인한 후 집행하고, 다른 항목으로 

변경하여 집행 불가

  ② 16∼20인 이하 보육시설 설치

   - 리모델링․신축비 : 85.8㎡이내(16인 이상 20인 이하 보육시설로 제한), 

108,966천원(지원단가 1,270,000원/㎡ 용)

     * 시설은 「 유아보육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별

표1]의 “어린이집  그 놀이터의 설치기 ”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 기자재․장비구입 : 22,000천원

   - 차량구입 : 22,000천원/1 (15인승 이하 고) 

     * 보육시설 신축  숙박시설의 부지매입비는 지원 상에서 제외

   ※ 기자 재 ․ 장 비 구 입   차량구 입 비 는  어린이집 운 에 필요한 지 여부를 

지자체에서 확인한 후 집행하고, 다른 항목으로 변경하여 집행 불가

  < 이 동 식 놀 이 교 실 >

  ○ 개소당 최  152,000천원 지원(국비 70%, 지방비 30%) 

  < 농  공 동 아 이 돌 센 터  운 비 >

  ○ 개소당 최  13,700천원 지원

   -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1인기 ) : 10만원/월

     * 시설당 최  4명까지 지원하되, 보육교사, 취사부, 원장 순으로 지원

   - 보육교사 교통비(1인기 ) : 10만원/월

     * 시설당 최  3명까지 지원하되, 보육교사에게만 지원(보육교사 겸임 원장은 

지원 제외)

   - 교재․교구비(1개소) : 연 2회(상․하반기), 500천원～1,000천원/1회

     * 신청 월 상시 유아 수가 3～5명일 경우 500천원, 6～10명일 경우 700천원, 11～20

명일 경우 1,000천원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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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그램개발비(1개소) : 연 2,100천원 범  내에서 지원

   - 냉․난방비(1개소) : 연 1,200천원 범  내에서 지원(200천원/월 이내 원칙)

     * 단, 냉․난방비가 센터 여건에 따라 월 200천원을 과한 경우 체 1,200천원 

범  내에서 집행 가능

      ※ [붙임 1-3] 운 비 집행 지침 참고

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1. 사업신 청 단 계

 농림축산식품부

  ○ 수요조사 계획을 각 시․도에 통지( 년도 3∼4월 )

  ○ 다음연도 사업자 신청  선정계획을 각 시․도에 통지( 년도 8월 )

  ○ ‘농 공 동 아 이 돌 센 터  운 (안 )’이  포 함 된  사업시행지침 마 련   통 지

( 년도 12월  )

 지자 체 ( 시․ 도/ 시․ 군 )  

  ○ 시․도에서는 시․군에 수요조사계획 통지( 년도 3∼4월 )

  ○ 시․군에서는 [붙임 1-4]에 따라 시․도에 수요조사 결과 제출( 년도 3∼4월 )

  ○ 시․도에서는 시․군에 사업신청 수계획 통지( 년도 8∼9월 )

  ○ 시․군에서는 [붙임 1-5]에 따라 시․도에 사업 신청( 년도 9월 )

   - 사업을 신청하는 시․군에서는 “농 공동아이돌 센터” 수 계획 등이 포함된 

지방보육정책 원회 심의결과서를 제출

  ○ 시․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 신청( 년도 9～10월 )

 2. 사업자  선정 단 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 신청 내역을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 후 각 시․도 통지( 년도 10월～11월)

    - 유아, 보육시설 황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장 검  지방보육정책

원회 심의결과서 등을 고려하여 평가․선정

  ○ 시․도별 확정 사업량 이행에 필요한 산을 각 시․도로 내시(사업 년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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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 체 ( 시․ 도/ 시․ 군 )

  ○ 시․도지사는 확정된 사업 상자  사업계획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나, 

불 가 피 하 게  사업 계 획  변 경 이  필요 한  경 우  농식품부 에  사  의  는 

승 인 을  받 아 야  함

 3 . 세 부 계 획 수 립   시행 단 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 리  사업추진 등에 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

 지자 체 ( 시․ 도/ 시․ 군 )

  ○ 시․도에서는 당해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군으로 하여  

산 확보  사업추진 리 철 (연 )

  ○ 시․군에서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산확보  2009년부터 지원한 

소규모보육시설 지도․감독 철  실시(연 )

 4. 자 배 정 단 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지사의 보조  교부 요청에 따라 보조  교부를 결정하고 자  교부

 지자 체 ( 시․ 도/ 시․ 군 )

  ○ 시․도에서는 시․군의 보조  교부 신청내역의 정성 여부와 산확보 

황을 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  교부 신청

  ○ 시․도에서는 국비와 시․도비를 합하여 사업추진실 에 따라 시․군에 자 을 교부

  ○ 시․군에서는 사업실 에 따라 시설설치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운 비는 

시설 설치 완료 후 시설을 운 하는 해당 월부터 집행함

    - 시설 설 치 비 는  기성 고 에  따 라  집 행하 며 , 시설 설 치  완 료  일정 에  맞추 어 

기자 재 ․ 장 비   차량구 입  추 진

     * 기자재․장비  차량구입은 시설설치가 완료되기 에는 구입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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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 비는 매월 23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하고 익월 7일까지 집행함을 원칙

으로 함(단, 12월분은 12.23일까지 신청하고 12월말까지 집행 완료)

     * 교재․교구비, 로그램개발비와 냉․난방비는 어린이집(농 공동아이돌 센터)의 

별도 계정으로 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와 보육교사 

교통비는 개인별 계좌에 입  하여야 함.

   ○ 시․도에서는 최종 정산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보조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 

 어 린 이 집 ( 원 장 )

   ○ 운 비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와 교통비는 [붙임 6] “농 공동아이돌

센터 운 비 신청서” 양식으로 보육교사가 15일 이상 근무한 것을 확인한 

후 매월 23일부터 말일까지 시․군에 신청하여야 함

 5. 이 행 검단 계

 《사후 리 》

 농림축산식품부

  ○ 연  1회  이 상  사업추 진 실 태  등  검  제 도개 선 사항  발 굴

 지자 체 ( 시․ 도/ 시․ 군 )

  ○ 시설 설치를 진행 인 시․도에서는 분기별로 사업추진 황을 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붙임 1-7]

  ○ 시․군은 당해 연도에 사업추진을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추진실   추진

계획을 분기별로 시․도에 보고

   - 사업자 선정이 늦게 되어 연내에 사업추진 완료가 어려운 경우, 사업자 선정 후 

1년 이내에 개원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추진

 《제 재 》

  ○ 보조 을 목  외 사용 등 부 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자 회수, 익년도 

사업신청 상에서 제외

  ○ 당해 연도에 사업추진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익년도 사업량 축소 등 조치

 6 . 성 과 측 정 단 계

  ○ 사업성과지표인 농 공동아이돌 센터 설치율은 매년 사업추진실 (시․군에 

지원한 개소)을 기 으로 산출하고, 그 성과목표 달성여부를 결정 

    * 농 공동아이돌 센터 설치율(%) = 사업추진실 /사업추진목표(15개소)×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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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사업평가   환 류 단 계

 《사업평가 》

  ○ 사업추진 황, 장 검 등을 통해 시․군별 사업추진 실 을 평가

    - 평가시에는 계획수립 달성도(사업추진, 산집행 등), 농 공동아이돌 센터

(농  소규모 보육시설 포함) 운 실  등을 종합 으로 평가 

 《환  류 》

  ○ 평가결과 우수 시․군은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인센티  부여

  ○ 제도개선 사항 등은 차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반

Ⅳ. 2016 년도 사업신 청  수 요 조 사  기타 사항

 1. 2016 년도 사업수 요 조 사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201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서를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 에 제출

    - 시장․군수 → 시․도지사(2015. 3～4월 )

    - 시․도지사 → 농림축산식품부장 (2015. 3～4월 )

 2. 2016 년도 사업신 청   지원 상 자  선정 안 내

  ○ 농림축산식품부장 에게 사업신청 : 2015. 9～10월

  ○ 지원 상자 선정 : 2015. 10～11월



- 868 -

②  농  보 육 교 사 특별 근 무 수 당

Ⅰ. 사업개 요

 1. 목   

  ○ 농  보육교사 처우 개선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함 

 2. 근 거 법 령

  ○ 「 유아보육법」 제36조  제52조

 3 .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단  : 백만원) 

구    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합  계 55,385 58,154 58,154 58,154 58,154

국  고 26,585 27,914 27,914 27,914 27,914

지방비 28,800 30,240 30,240 30,240 30,240

Ⅱ. 2016 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1. 사업 상 자  

  ○ 농 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국공립․법인․민간․가정․부모합동 등)의 

보육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 농어  등의 범

 1. 「도서․벽지교육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2. 행정구역상 읍․면지역

 3. 동 지역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4.「농어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한 특별법」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농산어 지역 개발 진에 한 특별법」에 의한 농   농산어

  * 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  농어 지역의 지정에 한 조례에 따라 지정 

고시된 농 지역 포함

 2. 지원 상(자격  요건)

  ○ 농 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국공립․법인․법인외․민간․가정․부모합동 

등)에 근무하는 것으로 임면 보고된 보육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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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월 15일(실 근무일수) 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 (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

     * 다만,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공서의 공휴일에 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주 5일 이내 휴가, 5일 이내의 주  법정보수

교육 참석일도 근무한 일수에 포함 가능. 단, 원장사 직무교육은 인정불가

     * 시간 연장형 교사,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 어린이집에서 직  채용한 체교사도 

지원 상 기 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치료사의 경우는 담임교사 여부와 계없이 월 15일(실 근무일수) 이상 근무 시 지

  ○ 육 아 종 합 지원 센 터 에  채 용 된  체 교 사는 농  보육시설에서 월 15일 이상 

실 근무한 경우 지원 가능

  ○ 지원 제 외  :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  표자, 보육교사 보조

     *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반을 맡고 있지 않은 보육교사는 제외

 3 . 지원 자 의  사용 용 도

  ○ 농  보육교사 특별 근무 수당

   - 원장이 매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보육교사 

개인별 통장으로 직  지

    * 해당 월에 신청하지 못한 자에 해서는 2개월 이내에 소 신청 가능(11, 12월분은 

2개월 이내에서 익년에 소  신청 가능)

 4. 지원 형 태   사업 의 무 량

  ○ 자 재원 : 국비, 지방비 

  ○ 지원기  : 지방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지원

    - 국고 40～60%, 지방비 40～60%

 5. 지원 한 도액  기   범

  ○ 개인별 월 110,000원

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1. 사업신 청 단 계

 농림축산식품부

  ○ 수요조사 계획을 각 시․도에 통지(사업 년도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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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산 각 시․도 가내시 통지(사업 년도 10월 )

  ○ 사업시행지침 마련  통지(사업 년도 12월 )

 지자 체 ( 시․ 도/ 시․ 군 ․ 구 )  

  ○ 시․도에서는 수요조사 계획을 시․군․구에 통지하여 보육교사 수요조사 

실시(사업 년도 9월 )

  ○ 시․군․구에서는 붙임 2에 따라 하반기 간정산결과(9월) 보고 시 다음년도 

보육교사 수요 황을 시․도에 제출(사업 년도 9월 )

  ○ 시․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가내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구의 

사업량을 조정한 후 각 시․군․구에 통지(사업 년도 10월 )

    - 시․군․구에서 제출한 다음년도 보육교사 수요 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 

 2. 사업자  선정 단 계

 농림축산식품부

  ○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의 사업량을 확정한 후 각 시․도에 통지

(사업 년도 12월～사업년도 1월 )

    - 시․도에서 제출한 다음년도 보육교사 수요 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 

  ○ 시․도별 확정 사업량 이행에 필요한 산을 각 시․도로 내시(사업 년도 

12월～사업년도 1월 )

 지자 체 ( 시․ 도/ 시․ 군 ․ 구 )

  ○ 시․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통지된 확정 사업량( 산 포함)을 바탕

으로 시․군․구별 사업량 조정․통지(사업년도 1월 )

  ○ 시․군․구에서는 사업 상자(사업량) 조정․확정(사업년도 2월 )

 3 . 세 부 계 획 수 립   시행 단 계

 지자 체 ( 시․ 도/ 시․ 군 ․ 구 )

  ○ 시․도에서는 당해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산 확보  사업

리 철 (연 )

  ○ 시․군․구에서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산확보  보육교사 

황 등 수당지  상자 리 철 (연 )

   - 사업 상자(사업량)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 상자 조정  시․도에 

통보 등 사업 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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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군․구의 『농  보육여건개선업무』담당공무원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에 

회원가입을 해야 함(http://cpms.childcare.go.kr)

  ○ 시․군․구 담당공무원(사용자)은 각 시․도(농정담당자)에 승인 요청함

   - CIS의 ‘사용자가입’에서 신청하면 농식품부, 시․도( 리자)에서 승인함

  ○ (로그인) 공무원은 반드시 공무원인증서(GPKI)로 등록해야 함

  ○ 시․군․구에서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에 특별근무수당 신청처리(매월 25일 후)

   - 승인 : ⓛ행정지원시스템 ②보조  ③농 특별근무수당 지 리 ④지 승인 

⑤<신청>탭에서 해당 어린이집 선택후 상단의 <승인>버튼 클릭

   - 반려 : <신청>탭에서 반려하면 해당 어린이집에서 재신청 가능 (반려시 

사유 반드시 입력)

    * <승인>탭에서 상단의 <승인취소> 클릭시 해당 어린이집은 <신청>탭으로 이동, 

신청탭에서 반려할 수 있음

   - 미신청 어린이집 조회 : <미신청>탭은 보육교사 농 특별근무수당 보조 을 

신청하지 않은 어린이집 조회

   - 조회 : 지 내역은 월별 보조 신청내역  상세정보 확인가능

    * 신청내역을 엑셀 다운로드 장하여 시․도에 첨부물로 활용

 4. 자 배 정 단 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지사의 보조  교부 요청에 따라 보조  교부를 결정하고 자  교부

 지자 체 ( 시․ 도/ 시․ 군 ․ 구 )

  ○ 시․도에서는 시․군․구의 보조  교부 신청내역의 정성 여부와 산확보 

황을 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  교부 신청

  ○ 시․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 을 교부받아 국비와 시․도비를 

합하여 시․군․구에 자  교부

  ○ 시․군․구에서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에 등록된 보육교사의 임면 황을 

철 히 리하고 수당을 집행하여야 함(익월 7일까지 집행하되, 12월분은 

12.23일까지 신청하고 12월말까지 집행)

  ○ 시․도지사는 ‘농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간정산결과[붙임 2]’를 농림축산

식품부에 제출(5월, 9월) 

  ○ 시․도에서는 최종 정산결과[붙임 3]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보조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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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린 이 집 ( 원 장 )

  ○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에 새로 개설된 신청란(좌측컬럼-보조 -농 특별

근무수당)에 특별근무수당 신청(어린이집 원장의 책임하에 보육교사가 15일 

이상 근무한 것을 확인한 후 매월 23일부터 말일까지)

   - CIS 기화면-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②보조  - ③농 특별근무수당 ④

신청 - ⑤하단 추가버튼 클릭 - ⑥교사선택, 확인 ⑦해당 월 보육교사 농

특별근무수당 선택 - ⑧신청

   * [설치운 리 → 농 지역여부]항목에 "농 "으로 설정되어 있는 어린이집만 신청가능

 5. 이 행 검단 계

 《사후 리 》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지도․ 검결과 등 사업추진실태 장 검  제도개선 사항 발굴(연 2회)

 지자 체 ( 시․ 도/ 시․ 군 )

  ○ 지자체(시․도  시․군․구)는 수당을 지원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임면

실태  수당 지  정 여부를 보건복지부 모니터링 자료 등을 참조하여 

부정수 이 우려되는 어린이집을 심으로 년 2회 이상 지 검 등 리 철

   - 2015년 보건복지부 모니터링 상에 농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도 포함될 

계획이며, 농식품부‧지자체 합동 검 추진

   - 각 시․도는 시․군․구의 어린이집 검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붙임 5]

  ○ 시․군․구는 어린이집에서 임면 보고한 내용에 한 사실 확인을 매월 보육

통합정보시스템  근무기록부 등을 통하여 검하고 검 리 장[붙임 4]에 

기록하는 등 보조  집행 등 사업 리 철

    - 검 리사항은 리의 효율을 해 엑셀 등 사무 리 로그램 등을 활용

하여 리가 가능하며, 백업 등을 통해 자료 리 철

     *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 종사자의 채용․휴직․출산휴가․육아휴직․1개월 이상의 

장기병가․퇴직 등의 임면사항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즉시 등록하고, 이를 14일 이내에 

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육담당 부서(복지부)로 임면보고를 일원화하고 농정부서에서는 보육통합정보

시스템에서 확인

     * 자료 확인 필요시 복지부서(보육담당)에서 자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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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 을 부당하게 수령(집행)한 경우에는 보조  회수  지원 상에서 제외

    - 원장  보육교사에 해서는 지자체 보육부서에 통보

Ⅳ. 2016 년도 사업신 청  수 요 조 사  기타 사항

 1. 2016 년도 사업수 요 조 사

  ○ 시․도지사는 2016년도 보육교사 수당 지  상자 수요를 조사하여 농림

축산식품부에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2015. 9월말.까지)

   - 시․도지사 → 농림축산식품부장 (2015. 10월말까지, 붙임 2)

 2. 2016 년도 사업신 청   지원 상 자  선정 안 내

  ○ 해당사항 없음



- 874 -

구   분 2012년까 지 2013 년 2014년 2015년 2016 년이 후

합  계 - - 2,000 3,000 계속

국  고 - - 1,000 1,500 계속

지방비 - - - 900 계속

융 자 - - - - -

자부담 - - 1,000 600 계속

57 농 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사업

① 지역컨소시엄 사업 구성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농림축산식품부 농 산업과 입니다.

담 당기 담 당과 담 당자 화 번 호

농림축산식품부 농 산업과
과  장 박성우

사무  방도

044-201-1581

044-201-1584

각 시도 6차산업 담당과 지자체별 상이 지자체별 상이

Ⅰ. 사업개 요

 1. 목

  ○ 지역의 특화자원을 심으로 생산, 제조·가공, 유통, 체험 등 ·후방 산업간 가

치사슬 연계를 진하는 6차산업화 활성화를 통해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

 2. 근 거 법 령

  ○ 농 융복합산업 육성  지원에 한 법률 제21조

 3 .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단  : 백만원)

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1. 사업 상 자

  ○ 농업 생산자단체(농업법인 포함)가 주도 으로 2차, 3차 산업분야의 주체와 

구성한 컨소시엄

    * 농업생산자 단체(재배농가수, 생산물량 등의 기 으로 표성을 확보해야 함)를 심

으로 2차, 3차 주체 는 2+3차 주체와 연계된 컨소시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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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료된 향토산업육성사업  사업기간  실 이 우수한 사업단

    * 다만, 생산자(단체), 작목반 등과 연계하여 직 재배 는 계약재배 등을 통해 지역 농산물의 

지속 ․안정  로확보에 기여하고 있으며, 사업기간  설정 목표에 과달성 한 

사업단에 한함

 2. 지원 자 격   요 건

  ○ 컨소시엄의 기본형태는 농업생산자 단체(이하 ‘컨소시엄 주 업체’라 한다)를 

심으로 2차, 3차 산업 주체 는 2+3차 주체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

여야 함

   ⅰ) 농업생산자 단체의 성격

    - 단순히 작목반, 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동조합으로는 안되며, 참여

농가수, 생산물량 등을 기 으로 표성을 확보하여야 함

      * 지역 내에서 농가수(50호 이상) 는 생산물량 기 으로 일정수 ( 20% 이상) 

이상을 유하고 있어야 함(근거자료 제시) 

     ** 인근지역 농가와 계약재배도 포함       

    - 농업인 1차 생산자단체간의 연계는 허용(이종, 동종 불문)

      * 단일 시군경계를 벗어나는 농업생산자 단체간 연합도 인정하되, 지방비 부담분에 

해 사  의를 하여 해결요망

   ⅱ) 컨소시엄의 형태

    - 필수 으로 컨소시엄 주 업체 + 역내외의 2차 는 3차 주체와 연계되어야 함

    - 2, 3차 주체와의 연계는 농산물의 매증진, 부가가치 증진을 한 것이어야 

하며, 해당 2차 는 3차 주체와 연계 사유가 명확해야 함

      * 생산자( 표성이 있는 생산자 단체  생산법인 등)  , 제조·가공을 담당하는 

복수의 법인( 농조합, 농업회사법인, 동조합 등)이 업사업계획, 공동규약 등을 

통해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며 컨소시엄 사업단 참여자간 

업무 약을 체결하여야 함(공증 등 법  효력이 있는 약에 한함)

  ○ 사업신청 기한 내 사업계획서(구체 인 재정투자계획  성과목표 등)를 포함한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계획서는 컨소시엄의 구성체계  참여주체별 역할분담, 구체 인 세부실행

계획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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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지원 상

  ○ 공동마 ( 로확보, , 임차료, 랜드  디자인 개발 등), 스토리텔링 등

  ○ 품질 리, 품질 리시스템 개발 등 공동으로 사용이 가능한 서비스 개발

  ○ 상품화를 한 시제품  포장디자인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기술이  비용, 

특허출원 비용 등

  ○ 참여자의 역량개발을 한 교육 * 해외 선진지 견학 제외

  ○ 소비자 트랜드 분석  시장조사 등

 4. 지원 자 의  사용 용 도

  ○ 공동마 ( 로확보, , 임차료, 랜드  디자인 개발 등), 스토리텔링 등

      * 임차료는 총사업비의 일정 범 내에서 가능하되 

     - 건물의 용도는 제품·서비스의 시· 매를 한 것이어야 하며, 인근 건물의 

임차료수 과 비교하여 하여야 함

     - 1차 농산물과 제품의 운송과 체험마을 투어버스 차량 임차료로 활용 가능

     * 인건비는 직원 상시고용은 불허, 매요원의 경우 임시  고용의 경우에만 인정

  ○ 품질 리, 품질 리시스템 개발 등 공동으로 사용이 가능한 서비스 개발

     * 1차 생산물 품질 리(재배기술, 종자개량 등)를 한 지원사업은 제외

  ○ 상품화를 한 시제품  포장디자인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기술이  비용, 

특허출원 비용 등

  ○ 참여자의 역량개발을 한 교육 * 해외 선진지 견학 제외

  ○ 소비자 트랜드 분석  시장조사 등 

< 지원 제외 상>

   ㉠ 개별 경 체 등에 사용되는 상시  인건비, 하드웨어 구입비(시설·기계장비 등) 등 사업

목 과 배치되는 경우

   ㉡ 농산물자조  지원사업, 소식품기업 력지원사업, 농어  공동체회사, 도농교류 력

사업, 지역행복생활권 력사업 등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조직

 5. 지원 형 태   사업 의 무 량

  ○ 총사업량 : 20개소

  ○ 사업단가 : 300백만원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자부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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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구  분 담당기 담당업무

주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기본계획 수립  사업 총

 - 산지원  리감독 등

⇅ ⇅

사업시행기

시․도
·사업추진 황 리

·공모계획수립, 사업 상자 공모  선정

⇅

시·군

·사업추진 황 리

·사업수행조직에 사업비 지

·모니터링, 정산  결과 보고

⇅ ⇅

사업 수행조직

(사업 상자)

지역컨소시엄

*공모에 의해 선정

·세부사업 시행계획 수립

·사업수행

·사업비 집행  정산 제출

·사업실   성과 제출

 1. 사업신 청 단 계

�������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원내용, 사업신청요령, 평가기   차 등이 포함된 

사업지침을 지자체에 통지(‘14.12월)

	
�(�·)

  ○ 시․도는 농식품부에서 시달한 사업지침을 토 로 사업 상자 선정을 한 공모

사업계획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공고  시·군에 통지(‘15.1.15일까지)

	
�(�·�)

  ○ 시·군은 도에서 통지된 공모계획을 6차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업생산자 단체에 

홍보(게시  공고, 홈페이지 공지 등)  설명회 등을 통하여 사업을 신청

할 수 있도록 유도

  ○ 시·군은 사업신청서를 도에 제출(‘15.2.2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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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신청)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 생산자단체는 시군에서 통지된 사업

지침을 참고하여 합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구체 인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를 

2015년 2월 15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

  ○ (신청기간) ‘15.1.15~2.15일까지

  ○ (신청장소) 시·군

    - 역시도 내에서 시·군 경계를 벗어나 농업생산자단체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컨소시엄을 주도하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있는 시군에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신청 에 시·군 간에 산부담 등에 해 사 의 필수

� ��������	
�

	
�(�․)

  ○ 시․도는 시·군이 제출한 신청서류  구비서류 등을 종합검토 후 사업 상자 

선정(‘15.2.28까지)

    - 격한 사업 상자 선정과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해 학교수, 연구원, 유통 문가 

등 7인 내외의 문가심사단을 구성하여 서류심사, 장실사  발표심사

를 통해 선정하여야 함 

  ○ 각도는 선정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시·군을 경 하여 사업 상자에게 통지

 3 . 세 부 계 획 수 립   시행 단 계

	
�(�·/�·�)

  ○ 각도는 사업 상자가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서에 해 검토 후 승인

    - 사업 상자가 제출한 세부 실행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내용을 수정·보완하도록 조치하고, 이를 확인 후 승인조치

  ○ 각도는 사업 상자가 사업계획서를 변경요청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기 에 합한 경우 변경 승인 조치

  ○ 시군은 사업 상자 선정결과를 통지받으면 사업시행계획서를 사업 상자로

부터 제출받아 검토 후 도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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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상자는 세부실행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시·군 → 도)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사업신청 시 컨소시엄 공동사업계획, 약서, 자부담 입 확인서(통장사본) 등의 

각종 서류 제출

  ○ 사업계획서과 서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상자는 사업계획서에 의거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해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내용의 변경시에도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추진

  ○ 세부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기간 내 사업 실시

 4. 자 배 정 단 계

�������

  ○ 농식품부는 보조  교부를 결정하고 자  교부

	
�(�·�/ �·�)

  ○ 도에서는 사업 상자의 시·군의 보조  교부 신청내역의 정성 여부와 산확보 

황을 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  교부 신청

  ○ 시·도에서는 국비와 도비를 합하여 사업추진실 에 따라 시·군에 자 을 교부

  ○ 시·군에서는 세부실행사업계획, 공동자  조달여부, 수행능력 등을 확인하여 

컨소시엄사업단에 보조  집행

    - 시·군은 자부담 을 우선 집행하게 하고, 보조  교부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실 에 따라 집행

     * 세부내역의 검토 후 사업목 과 자 집행기  등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사업단에 

조정을 요구하여야 함

  ○ 시·군에서는 사업이 종료되면 련 규정에 따라 정산하고 정산결과와 사업추진 

실 을 농식품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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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배정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어디로 보내는지 

한, 자 배정을 받은 기 은 언제 사업 상자에게 지 하는지, 지 조건은 

무엇이고, 언제까지 지 하는지 등을 간략히 기술

 5. 이 행 검단 계

  ○ 시·군은 상·하반기 1회 이상 사업추진 상황을 검

    - 검항목 : 세부사업계획 이행 여부, 자  집행의 정성 등

      * 농식품부는 시·군의 상·하반기 검 시기를 별도로 정하여 시달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 단독 는 시·군 합동으로 연 3회 검 실시

 6 . 사후 리 단 계

�������

  ○ 사업 상자의 경 성과 측정

    - 평가 상 : 컨소시엄 주 업체

    - 평가기  : 컨소시엄 주 업체가 제시한 목표치 비 달성 여부를 평가

����
(��������)

  ○ 컨소시엄 주 업체는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지자체를 경 하여 익년도 1. 

25일까지 제출

<평가 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사업비 집행실 (세부내역)

2. 매출액  목표치 달성정도(*제무제표확인원 등 공식 으로 확인가능한 증빙자료 첨부)

3. 사업실 (신제품 개발, 랜드개발, 홍보  마  등)

4. 자체평가 의견 등

 * 작성서식은 변경 가능

《제 재   처 벌 내 용 》

  ○ 농식품부는 사업 상자가 사업을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단되는 경우 지원자 을 회수하도록 지시  리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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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상자가 사업을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자 을 환수하고, 는 부당집행한 경우에도 환수 조치

  ○ 사업 상자의 부당한 행 로 인한 자 회수  기  등에 한 제재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등에 의함

  ○ 지원  환수 사업 상자는 동 사업에 한하여 2년간 지원 상에서 제외

 7 . 사업평가   환 류 단 계

�������

 《����》

  ○ 컨소시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컨소시엄 주 업체가 달성하고자 제시한 

목표치(매출액)

    * 매출액 : 재무제표 확인원( 표자/세무사 는 공인회계사 확인필), 국세청 홈택스 

표 차 조표와 표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 확인원을 제출받아서 확인

 《�����》

  ○ 1년차 목표 미달성시 2년차 사업 감액

    * 목표치를 20%이상 미달성시 차년도 산 20% 감액, 집행부진의 경우에도 마찬

가지로 차년도 산 감액

  ○ 목표 미달치가 50%이상인 경우, 매출감소가 있는 경우, 사업진척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지원 단

    * 다만, 불가항력(구성원간 갈등은 제외)에 의한 경우로 인정될 경우 감액으로 함

  ○ 산 감액  사업 단에 의한 잔여 산은 우수 컨소시엄 사업단에 인센티  

형태로 지원

Ⅳ. 2016 년도 사업신 청  수 요 조 사  기타 사항

 1. 2016 년도 사업수 요 조 사

  ○ 2016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용하여 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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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2년까 지 2013 년 2014년 2015년 2016 년이 후

합  계 - - - 3,000 계속

국  고 - - - 1,500 계속

지방비 - - - 900 계속

융 자 - - - - -

자부담 - - - 600 계속

②  복 합 농장  조 성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농림축산식품부 농 산업과 입니다.

담 당기 담 당과 담 당자 화 번 호

농림축산식품부 농 산업과
과  장 박성우

사무  방도

044-201-1581

044-201-1584

각 시도 6차산업 담당과 지자체별 상이 지자체별 상이

Ⅰ. 사업개 요

 1. 목

  ○ 지역의 특화자원을 심으로 생산, 제조·가공, 유통, 체험 등 ·후방 산업간 가치

사슬 연계를 진하는 6차산업화 활성화를 통해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

 2. 근 거 법 령

  ○ 농 융복합산업 육성  지원에 한 법률 제21조

 3 .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단  : 백만원)

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1. 사업 상 자

  ○ 농 지역*에 소재하는 농업인 는 법인, 마을, 동조합(이하 ‘경 체’라 

한다)으로서, 농 지역의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제조·가공, 유통· 매, 

농 체험·  등이 융복합된 6차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경 체

    * 「농어업․농어   식품산업기본법」 상 농어 지역 : ①읍․면의 지역, ②읍․면 지역 외의 지역  

그 지역의 농어업, 농어업 련 산업, 농어업인구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

이 해수부 장 과 의하여 고시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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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 자 격   요 건

  ○ 직  농산물을 생산하는 경 체가 1차×2차(제조․가공), 1차×3차(외식, , 체험) 

는 1차×2차×3차 형태의 6차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1차×2차×3차 형태의 6차산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 체 

  ○ 가공에 사용되는 주원료의 50%이상을 경 체가 직  생산하여야 하고, 나머지는 

해당지역(연  시·군 포함) 생산된 농산물 사용 원칙

 ※ 지원제외

  ○ 시설 지원 형태의 보조를 받은지 3년(공모일 기 )이 경과하지 않은 경 체

  ○ 시설 형태의 보조 을 보조를 받은지 3년이 경과하 으나 매출액*이 감소하는 

경 체

    * 매출액 : 재무제표 확인원( 표자/세무사 는 공인회계사 확인필), 국세청 홈택스 표

차 조표와 표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 확인원을 제출받아서 확인

  ○ 「농어업경 체 육성  지원에 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  농업법인

 3 . 지원 상

  ○ 환경개선비  홍보․ 비 등

 4. 지원 자 의  사용 용 도

  ○ 기존 가공  체험 시설물의 일부(내·외부) 환경개선비

    * 신규 건물신축 는 기존 시설물의 면 개보수는 지원 불가

    * 자부담을 활용하여 건물․시설의 개보수는 가능     

  ○ 가공품, 체험 로그램의 온·오 라인 홍보  비

  ○ 시제품 생산, 디자인 개발, 체험 로그램 개발비 등

 5. 지원 형 태   사업 의 무 량

  ○ 시행주체 : 시장·군수

  ○ 지원기간 : 1년 

  ○ 총사업비 : 3,000백만원(국비 1,500, 지방비 900, 자부담 600)

    - 개소당 100백만원 지원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시․도비  시․군비 부담비율을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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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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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0�12
·&345, +����67�89

⇅ ⇅

�	'() :;�< ·=��	���������	 !
·�	0�>����+�?�@A

 1. 사업신 청 단 계

�������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원내용, 사업신청요령 등을 포함한 사업지침을 지자체에 

통지(‘14.12월)

	
�(�·)

  ○ 시·도는 비용부담, 선정기  등이 포함된 자체 공모계획을 수립하여 홈페

이지 공고  시·군에 통지(‘15.1.15일까지)

    ※ 사업신청건수가 많은 경우에는 시․군으로 하여  자체 평가를 거쳐 우수 사업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

  ○ 시·군은 시․도에서 통지된 사업지침을 6차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업생산자 

단체에 홍보(게시  공고, 홈페이지 공지 등)  설명회 등을 통하여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

  ○ 시·군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 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 는 평가한 

후 2.20일까지 시․도에 제출(필요시 해당 경 체에 보완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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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경 체는 시군에서 통보된 사업지침을 참고하여 사업

계획서와 신청서를 2015년 2월 15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

� ��������	
�

	
�(�․)

  ○ 시․도는 사업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  구비서류 등을 종합검토 후 사업 상자 

선정(‘15.2.28까지)

   - 격한 사업 상자 선정과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해 학교수, 연구원, 유통 문가 

등 7명 내외의 심사단을 구성하여 서류심사, 장실사(필요시 발표심사 진행)

를 통해 선정하여야 함 

     * 6차산업 비인증 사업자로 선정된 경 체에 해서는 선정시 5 범  내에서 

가  부여 

     * 시․도는 사업신청인의 과거 건물․시설 지원등 보조 을 보조받은 이력을 별도로 확인

하여 심사에 반 할 것

  ○ 시․도는 선정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시·군과 사업 상자에게 선정결과

를 통지

 3 . 세 부 계 획 수 립   시행 단 계

	
�(�·/�·�)

  ○ 시․군은 사업 상자 선정결과를 통지받으면 사업시행계획서를 사업 상자로

부터 제출받아 검토 후 도에 승인요청 

  ○ 시․도는 선정된 시군이 제출한 세부시행계획서에 해 검토 후 승인

   - 사업 상자가 제출한 세부 실행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내용을 수정·보완하도록 한 후 승인

  ○ 시․도는 사업 상자가 사업계획서를 변경 요청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기 에 합한 경우 변경 승인 조치

  ○ 시․도는 6차산업 활성화지원센터로 하여  사업선정시 부터 코칭을 하여 

사업추진 지원  사업진척을 리하도록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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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상자는 세부실행 사업계획서를 지자체(시·군 → 시․도)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사업 상자는 사업계획서와 서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상자는 사업계획서에 의거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해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내용의 변경시에도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추진

  ○ 세부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기간 내 사업 실시

 4. 자 배 정 단 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에 보조  교부를 결정하고 자  교부

  ○ 보조 을 교부받은 시·군은 「보조 의 산  리에 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을 수하여 보조  집행

   - 시·군은 자부담 을 우선 집행하게 하고, 보조  교부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실 에 따라 집행

   - 사업이 완료되면 자 사용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조 을 집행

 5. 이 행 검단 계

  ○ 시·군은 상·하반기 1회 이상 사업추진 상황을 검

   - 검항목 : 세부사업계획 이행 여부, 자  집행의 정성 등

     * 농식품부는 시·군의 상·하반기 검 시기를 별도로 정하여 시달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 단독 는 시·군 합동으로 연 2회 검 실시

  ○ 사업종료 후 보조시설 등 재산  경 실  보고

   - 보조사업자(간 보조사업자 포함)는 사업종료 후 사업기간에 상응하는 기간만큼 

보조 으로 취득한 재산  경 실 (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등)을 시․군

에 제출, 시․군은 이를 시․도에 보고하여야 함

 6 . 사후 리 단 계

  ○ 시·군은 사업 상자의 매출액  기타 성과(홍보 등)를 악하여 시·도를 경

유하여 농식품부에 제출(‘16.1.20까지) 

       * 사업 상자로 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매출액 증빙자료(9월, 12월말)를 제출하도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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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사업비 집행실 (세부내역)

2. 매출액  목표치 달성정도(*제무제표확인원 등 공식 으로 확인가능한 증빙자료 첨부)

3. 사업실 (환경개선, 랜드개발, 체험 로그램 기발, 홍보  마  등)

4. 자체평가 의견 등

 * 작성서식은 변경 가능

 《제 재   처 벌 내 용 》

  ○ 사업자가 제출한 세부사업계획과 다르게 자 이 집행된 경우 시·군은 해당 

액만큼 보조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집행·정산

  ○ 시·군은 사업자가 목  외 사용 등 부당사용을 확인한 경우, 부담사용액에 

하여 반납 조치하고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로 반환

 7 . 사업평가   환 류 단 계

  ○ 사업성과가 우수한 사업자는 농장홍보   참가 우선지원

Ⅳ. 2016 년도 사업신 청  수 요 조 사  기타 사항

 1. 2016 년도 사업수 요 조 사

  ○ 2016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용하여 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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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농 공 동 체 활 성 화 지원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농림축산식품부 농 정책과, 지역개발과, 

농 복지여성과입니다.

담 당기 담 당과 담 당자 화 번 호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농 장포럼, 활성화지원센터)

과  장 박선우

사무  이  진

044-201-1551

044-201-1562

농 복지여성과

(농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과  장 이시혜

사무  김희

044-201-1571

044-201-1572

농 정책과

(농 재능나눔 공모사업)

과  장 김정희

사무  박해청

044-201-1511

044-201-1518

지역개발과

(농어  집 고쳐주기)

과  장 박선우

사무  이형주

044-201-1551

044-201-1558

농 정책과

(농 형 교통모델 발굴)

과  장 김정희

사무  신지

044-201-1511

044-201-1520

농 복지여성과

(농번기 주말 돌 방)

과  장 이시혜

사무  강 규

044-201-1571

044-201-1576

농 복지여성과

(농 마을 교육·문화·복지 로그램)

과  장 이시혜

사무  이지은

044-201-1571

044-201-1578

농 복지여성과

(농업인 행복버스 운 )

과  장 이시혜

사무  곽기형

사무  강 규

044-201-1571

044-201-1574

044-201-1576

�� �����	
������

Ⅰ. 사업개 요

 1. 목  

  ○ 주민주도의 마을 만들기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 공동체 활성화 도모

 2. 근 거 법 령

  ○ 농어업ㆍ농어   식품산업 기본법 제10조

  ○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농어 지역 개발 진에 한 특별법 제19조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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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단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p)

합  계 -      2,152      3,244 3,952      5,150 

국  고 -      1,076      1,622 1,976      2,575 

지방비 -      1,076      1,622 1,976      2,575 

ㅇ농 장포럼 - 1,567.8 2,345 3,034 3,350

 - 국  고 - 783.9 1,172.5 1,517 1,675

 - 지방비 - 783.9 1,172.5 1,517 1,675

ㅇ활성화지원센터 - 584.2 899 918 1,800

 - 국  고 - 292.1 449.5 459 900

 - 지방비 - 292.1 449.5 459 900

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1. 사업 상 자

  ○ 시행주체 : 시장․군수(농 장포럼), 도지사(농 활성화지원센터)

 2. 지원 자 격   요 건

 농 장포럼

  ○ 상마을․권역 

   - 색깔있는 마을, 색깔있는 마을이 포함된 권역·마을,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권역 마을, 생활  공 동 체  활 성 화 를  추 구 하 려는 마을․권역

    * 필요시 읍/면단 까지 확  : 역권역과 읍/면단 는 별도 로세스 용

 농 활성화지원센터

  ○ ( 상기 ) 도 는 도에 인 한 특별시․ 역시에 치한 학, 공공·민간 

문기 이 컨소시엄 형태로 도와 의를 마친 역 지원 조직

    * 역할: 장포럼 지원, 지역인 자원 육성, 정보교류 등 지원

   - ( 학) 종합 학으로 사회․교육학, 지역개발학 련 학과가 주체로 문화․ 술, 

환경․경 , 건축․토목, 경 ·법률, 복지 등 학과 참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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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 ) 도발 연구원, 도농업기술원, 농어 공사 지역본부, 도  시·군 

마을만들기 간지원조직 등 

   - (민간기 ) 퍼실리테이터  컨설  문기  필수 포함(지역 계 없음)

    * 퍼실리테이터, 컨설  문기 은 문자격증이 있는 문가로 구성된 기

 ○ 농 활성화지원센터의 구성

   - 센터장과 상임연구원 필수, 상임연구원은 련학과 박사

    * 센터장은 사회․교육·경 학계열 는 지역개발에 경험․역량이 있는 련 교수로 

하며, 상임연구원 수는 제한이 없으나 사회․경 ․교육계열 공자를 필히 포함

 3 . 지원 상

  ○ 농 장 포 럼  : 주 민  주 도의  마 을 계 획 수 립 , 계 획 변 경 , 애 로 사항 해 결   

생활 공동체 활성화를 통하여 마을․권역 발 을 원하는 농  마을․권역

    * 필요시 읍/면단 까지 확 하여 시행 가능

  ○ 농 활성화지원센터 : 주민주도 지역발 , 지자체 역량강화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학과 문기  컨소시움

 4. 지원 자 의  사용 용 도

 농 장포럼

  ○ ① 마을자원  주민역량 분석, ② 주민의 아이디어를 토 로 발 과제 등

을 발굴하는 퍼실리테이션, ③ 선도마을 등 견학, ④ 문가 종합 검 등을 

통한 벤치마킹, 문가 지원을 통한 마을발 과제 보완 등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비 

   - 장포럼 4∼5회 이상, 퍼실리테이션 워크  1회 이상 실시

    * 농 장포럼 운 매뉴얼 용

   - 추가 선도마을 견학비, 운 비 등 과 산은 주민부담

  ○ 농 장포럼 운 은 (농어 )퍼실리테이터 문가(자격증 필수)

  ○ 시․군은 장포럼  지역 내 농 활성화지원센터와 사  의하여야 함

  ○ 권역마을 사업 추진 후, 생활 공동체 활성화 등을 하여 실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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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포럼 운 ( ) > 

  ○ (운 자) 농 장활동가 교육 이상을 받은자  

   - 농 장활동가가 아닐 경우, 기술센터·농어 공사를 통해 운 자 선정 가능

  ○ (결 과 보 고 ) 매 년 12월  20일까 지 도를  거 쳐  농림축산식품부  보 고

   - 자원  주민역량 분석결과, 퍼실리테이터 활용 근거자료 첨부를 첨부

 농 활성화지원센터

  ○ 정보교류 : 문가 워크 , 정보지 발간, 도내 우수사례 발굴 등

  ○ 지역인 자원 육성․ 리 : 총 기획가 연계, 지자체 장활동가 역량강화, 

민간 문가 육성, 마을리더 교육 등

  ○ 장포럼 지원 : 마을자원분석․주민역량평가, 퍼실리테이션, 련 문가를 

지원하고 이를 종합 으로 모니터링 평가

   - 종합평가보고서, 마을리더 교육 등 추가 소요경비

  ○ (결과보고) 연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익년 까지 농식품부 제출

   - 마을․권역․지역단  지역활성화 사업, 정책 는 제도개선, 조사  연구, 

복지․경 ․환경․문화 등 삶의 질 련 연구 등 수행 가능

 5. 지원 형 태   사업 의 무 량

  ○ 재원 : 농어 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지원규모 : (농 장포럼) 418개 마을․권역, 개소당 7∼8백만원(평균 7.26백만원)

(농 활성화지원센터) 9개소, 개소당 62～112백만원(평균 10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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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지원 한 도액  기   범  :  해 당없 음

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1. 사업신 청 단 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 장포럼, 농 활성화지원센터 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행

 시·도(지자체)

  ○ 농 장포럼 : 도는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시·군·구  각 학에 통지하고 

시·군 장포럼 수요조사  시군으로부터 신청 수

  ○ 농 활성화지원센터 : 각 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센터 교체 등 변경계획이 

있을 경우 2개의 학교․ 문기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2. 사업자  선정 단 계

 시·도(지자체)

  ○ 농 장포럼 : 도에서 마을 선정  농식품부 보고, 시군에 선정결과 통지

    * 농 심지(읍·면)활성화사업  창조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지역 제외

 농림축산식품부

  ○ 농 장포럼 : 도별 사업물량 배분(사업자 선정 )

  ○ 농 활성화지원센터 : 심사 원회 구성하여 도별 1개소 선정

    * 사무실, 문인력, 기본시설장비가 구비된 학․ 문기  컨소시엄을 선정

 3 . 세 부 계 획 수 립   시행 단 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 장포럼 : 장포럼 운 내역 간 검  평가

  ○ 농 활성화지원센터 : 도를 통하여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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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지자체)

  ○ 농 장포럼 : 도  시·군은 농 활성화지원센터에 장포럼 지원 요청

   - 각 도는 시·군에서 보고된 연간 포럼운  검토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농 활성화지원센터

   - 도 : 활성화지원센터 사업계획 검토  승인 신청(운 계획, 소요 산 등)

   - 각 도는 활성화지원센터 설치  운  : 분야별 문가 풀 운 리, 농

장포럼 지원, 장 활동가  마을주민 역량강화 교육 등 추진

 시·군(지자체)

  ○ 농 장포럼 : 시·군은 선정마을 등을 상으로 장포럼 실시

   - 1마을(권역) 당 4∼5회 이상 포럼 개최, 문가  장활동가 등 참여

   - 시·군은 연간 포럼 운 내역을 도에 보고

 4. 자 배 정 단 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 장포럼 : 도에 산배정

  ○ 농 활성화지원센터 : 도에서 신청한 사업계획 검토·승인  교부결정, 산배정

 시·도(지자체)

  ○ 농 장포럼 : 농식품부로부터 배정된 산을 시·군에 재배정

  ○ 농 활성화지원센터 : 도는  센 터 에  산 재 배 정   정 산내 역  검토·정산

 시·도(지자체)

  ○ 농 장포럼 : 장포럼 소요 경비를 농 활성화지원센터 등에 지

   - 농 활성화지원센터와 장포럼 이행 약을 체결하여 센터에서 산집행 후 

요청한 정산내역을 검토한 후 사업비 정산 가능

    * 일반경비, 추가 문가 청비 등은 시․군에서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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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 활성화지원센터

  ○ 농 장포럼 지원 : 각 분야 문가를 구성하여 장포럼을 실시하고 소요 

경비를 시·군에 요청하거나 시군과 이행 약을 체결하여 소요경비를 배정받

아 사용 후 사업비 정산

 5. 이 행 검단 계

 농 장포럼

  ○ 시군은 도에 운 내역 보고, 각 도는 검토결과 농식품부 보고

  ○ 도와 농식품부는 운 내역을 1년에 1회 이상 검·평가(모니터링)

 농 활성화지원센터

  ○ 각 도는 운 결과 농식품부 보고, 농식품부는 센터 운 실태 검․평가

  ○ 도와 농식품부는 운 내역을 1년에 1회 이상 검·평가(모니터링)

  ○ 사업계획 변경 승인

   - 사업 목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경우 변경가능

   - 소항목별 수립 총액의 10%이상 변경 시, 도 승인, 농식품부 결과보고

   - 항목  소항목별 수립 총액의 30% 이상 변경 시 농식품부 승인

 6 . 성 과 측 정 단 계

 농 장포럼

  ○ 매년 1회 이상 장포럼 결과에 하여 서류  지 확인 등을 통해 측정

 농 활성화지원센터

  ○ 활성화지원센터 운 결과를 바탕으로 서류  지 확인 등을 통해 측정

  7 . 사업평가   환 류 단 계

 농 장포럼

  ○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차년도 사업에 반 하여 사업성과 극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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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 활성화지원센터

  ○ 도에서 제출한 활성화지원센터 운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추진 실 , 자

집행 실 , 지역활성화 기여도 등을 평가

   - 필요시 문가를 포함한 평가단을 구성하여 지 확인 실시

   - 1년 1회 평가하여 평가등 에 따라 차기 활성화지원센터 선정 시 반

    * 최상등  성과평가를 받은 활성화지원센터  인센티  등 부여

    * 최근 2년 평균 최하등  평가를 받은 경우 활성화지원센터에서 4년간 제외

  ○ 농식품부는 사업 반 인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개선사항 등을 다음해 

사업시행지침 등에 반

Ⅳ. 2016 년도 사업신 청  수 요 조 사  기타 사항

 1. 2016 년도 사업수 요 조 사

  ○ 시·군은 2016년도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도를 경유, 농림축산식품부

에 수요조사 결과를 제출

 2. 2016 년도 사업신청  지원 상자 선정안내 : 2015년도 사업계획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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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 요

 1. 목   

  ○ 농 공동체회사 육성을 통해 농 에 부족한 사회서비스 확충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농  활력 증진에 기여

 2. 근 거 법 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농어 지역 개발 진에 한 특별법 제19조의3

 3 .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단  : 백만원)

구   분 2012년까 지 2013 년 2014년 2015년 2016 년이 후

합  계 5,400 2,700 3,000 3,300 2,700

국  고 2,700 1,350 1,500 1,650 1,350

지방비 1,350 675 750 825 750

자부담 1,350 675 750 825 750

○농 공동체회사 

우수사업지원
5,400 2,700 3,000 3,300 2,700

국  고 2,700 1,350 1,500 1,650 1,350

지방비 1,350 675 750 825 750

자부담 1,350 675 750 825 750

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1. 사업 상 자

  ○ 시행주체 : 시장․군수

 2. 지원 자 격   요 건

  ○ 농 공동체회사 지원 심사 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상자로 선정된 조직

   - 시․도는 매출액 100억원 이상 등 자립기반을 갖춘 공동체회사에 해서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도 지원 상 배제 가능



- 899 -

 3 . 지원 상

  ○ 목  : 사회서비스 공 ,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는 조직(지역성 + 공익성)

  ○ 구성(공동체) : 지역주민이 5인이상 참여하여 자발 으로 결성한 조직

  ○ 운  : 자립성과 지속성을 해 기업경 방식을 갖춘 조직

  ○ 형태(조직성) : 민 법 상  법 인 ㆍ 조 합 , 상 법 상  회 사, 농업법 인 , 동 조 합 , 비

리민간단체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

  ○ 가  : 6차산업 ( 비)인증 사업자, 여성농업인이 20%이상 참여, 색깔마을 지정

(농식품부), 색깔마을 육성을 한 장포럼 개최를 통해 주민주도로 

사업계획 수립, 공동체 련 교육 이수

  ○ 기타 : 농업법인( 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총 출자 이 1억원 이하, 

설립 후 운  실 이 1년 미만이라도 사업 상자로 선정할 수 있으나, 

최소 출자  요건(5천만원 이상)은 갖추어야 함

 4. 지원 자 의  사용 용 도

  ○ 농 공동체회사 활성화에 필요한 기획․개발․마 ․홍보 등

   - ( 시) 시장조사비용, 제품개발․성분분석․시제품 생산 등 상품화 련 비용, 

랜드 개발  리비용, 기획․ 로그램 개발․홍보비용 등

  ○ 인건비 등 경상경비, 시설 신축  개․보수는 제외

   - 단, 사회서비스제공형 농 공동체회사에 한해 총 사업비의 1/2 범  내에서 

인건비의 일부＊(최  120만원/월․인)를 지원

    * 1차년도 80% → 2차년도 70% → 3차년도 50%로 연도별 차등 지원

    * 법  최 임 (‘15년 5,580원/1시간)미만일 경우는 지원 불가

  ○ 간지원조직은 간지원 기능을 한 사업비 1/2 범  내에서 인건비 사용 가능

    * 인건비 지원 조건 등은 사회서비스 제공형 농 공동체회사와 동일

 5. 지원 형 태   사업 의 무 량

  ○ 재원 : 농어 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  : 국고 50%, 지방비 25%, 자부담 25%

  ○ 지원규모 : 사업계획에 따라 개소당 최  5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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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지원 한 도액  기   범

  ○ 유형에 따라 최장 3년간 지원

   - 유형별 지원기간 : 사회서비스제공형(최  3년), 그 외 유형(최  2년)

   - 1차년도 지원 후 성과가 우수한 농 공동체회사는 차년도 추가 지원

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1. 사업신 청 단 계

사업시행지침시달 

시･도 시달
→

세부계획 수립 

시･군 통지
→

사업설명․홍

보
→ 사업신청

농식품부(1월) 시･도(2월) 시･군(2월) 농 공동체회사(2월)

 ��������	
�

신청서

시･도 제출
→ 심의 원회 개최 →

사업 상자 

농식품부 보고 
→ 사업 상자 확정

시･군(3월) 시･도(3월) 시･도(3월) 농림축산식품부(3월)

 4. 자 배 정 단 계

  

시･도에 자  배정 →
시･군에 

자 배정
→

사업 상자별 

지 액 확정 
→ 자  요청  배정

농림축산식품부(3월) 시･도(4월) 시･군(4월) 농 공동체회사(3월)

 5. 이 행 검단 계

 ○ 사후 리

   - 농림축산식품부와 시·도는 반기별 사업추진실태 지도· 검 실시

    * 상 : 지방자치단체(시ㆍ도, 시ㆍ군), 농 공동체회사

    * 검항목 : 사업자 선정의 타당성, 지원 자 의 목  외 사용 여부 등

   - 시ㆍ군은 사업자인 농 공동체회사에 해 자체 검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 1

회 이상 장 검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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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사후 리 단 계

  ○ 사업평가

   - 시ㆍ군은 반기별 “농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검결과 보고서”를 작성 시․

도에 제출(7.15, 익년도 1.15까지)

   - 시ㆍ도는 반기별 검결과 보고서를 취합하여 사업추진 완료 후 농 공동체

회사에 해 종합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

출(익년도 1.31까지)

Ⅳ. 2016 년도 사업신 청  수 요 조 사  기타 사항

 1. 2016 년도 사업수 요 조 사

  ○ 시ㆍ군은 2016년도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ㆍ도를 경유 농림축산식

품부에 수요조사 결과를 제출

   - 시ㆍ군 → 시ㆍ도(2015. 7. 31까지)

   - 시ㆍ도 → 농림축산식품부(2015. 8. 31까지)

 2. 2016년도 사업신청  지원 상자 선정안내 : 2015년도 사업계획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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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 요 ( 공 통 )

 1. 목  

  ○ 도시민들의 인 ·물  자원을 활용하여 농 의 부족함을 채우는 재능나눔을 통해 마을

발 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참여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로 농 공동체 활성화 유도

  ○ 농어  독거노인  소년소년 가장 등 취약계층의 주거공간을 재능기부 인력 

등과 업하여 보수·보강함으로써 주거여건 개선  재능나눔 활성화

 2. 근 거 법 령

  ○ 농어업ㆍ농어   식품산업 기본법 제10조

  ○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농어 지역 개발 진에 한 특별법 제19조  제31조

  ○ 농어 정비법 제2조 제10호  제59조

 3 .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단  : 백만원)

구   분 2012년까 지 2013 년 2014년 2015년 2016 년이 후

합  계 - - 300 2,510 2,510

국  고 - - 300 2,510 2,510

○농 재능나눔공모사업 - - 300 960 960

국  고 - - 300 960 960

○농어  집고쳐주기 - - - 1,550 1,550

국  고 - - - 1,550 1,550

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①  농 재 능 나 눔  공 모 사업

 1. 사업 상 자

  ○ 시행주체 : 시장․군수(지자체 공모사업), 한국농어 공사(일반단체 공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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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 자 격   요 건

  ○ ( 지자 체 )  농 재능기부 장 활동지원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시ㆍ

군 농업 련 부서 주 )는 농  재능기부에 심 있는 직능ㆍ사회 사단

체, 기 ㆍ기업체, 학교ㆍ 학생 동아리 등의 단체(이하 ‘연계단체’)와 연

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 상 분야는 지역개발, 의료/복지/교육, 농림업, 

경 마  등

    * 연계단체 자격 일반단체와 동일(단체 등록증 제출 필요)

  ○ ( 일반단 체 )  농 재능나눔 지원 상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직능·사회 사단체, 

법인  비 리단체, 사회 기업(농림축산식품부형 비 사회  기업 포함), 

동조합기본법에 의한 동조합 등의 단체  기 , 기 ·기업체(소속 사회 사 

단체 포함), 학교  학생 동아리 단체 등

 3 . 지원 상 ( 지자 체 · 일반단 체  공 통 )

  ○ 도시민의 다양한 인  물 ㆍ자원을 활용하여 농 지역(읍ㆍ면)에서 재능기

부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일반단체

 4. 지원 자 의  사용 용 도( 지자 체 · 일반단 체  공 통 )

  ○ 재능기부단체가 농 재능기부 활동을 수행하는데 직  소요되는 비용 지원

〔재료비, 교통비, 숙박비, 식비, 보험료, 운 비(교육․회의 등) 등〕

   - 재 능 기부 자 의  인 건 비 , 사례비 , 수 당 성 격 의  지 비 용 , 그 리 고  재 능 기부 사

업을 수행하는 기 ·단체의 인건비, 운 비는 제외 

 5. 지원 형 태   사업 의 무 량

  ○ 재원 : 농어 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  : 국고보조 100%

  ○ 지원규모 : ( 지자 체 )  지자체당 최  25백만원

( 일반단 체 )  단체당 최  10백만원

 6 . 지원 한 도액  기   범  :  해 당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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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어  집 고 쳐 주 기 사업

 1. 사업 상 자

  ○ 사업시행자 : (재)다솜둥지복지재단

 2. 지원 자 격   요 건

  ○ 농어  거주 무의탁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다문화가족, 장애인 등 소득 

취약계층

   - 지원 세 는 소득 취약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3 . 지원 상

  ○ 소득 취약계층으로 주거여건이 열악하여 긴 한 보수를 필요로 하는 세

    * 국토교통부의 주거 여 상자와 복되지 않도록 지원 상자 선정시 해당 시․

군과 사  의

 4. 지원 자 의  사용 용 도

  ○ 주방  화장실 화, 지붕 개량(슬 이트 등), 단열성능 개선(벽체보강, 창호 

교체 등), 난방방식 개선(아궁이→가스, 기, 등유보일러 등), 실내 환경개선

(곰팡이 제거, 습기 차단 등) 등 주거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실비 지원

   - 집 고쳐주기 상지역․ 상자 선정을 한 장조사에 필요한 경비 일체 

   - 집 고쳐주기에 소요되는 자재구입비(재료비, 설비비) 일체

   - 자원 사자 작업 장비(안 화, 안 모 등)구입비, 숙식비, 안 교육비 등 

사자 지원에 한 경비 일체(인건비 제외)

   - 집 고쳐주기 추진사항 검에 따른 소요 비용

   - 기타 사업 활성화를 한 홍보비 등

 5. 지원 형 태   사업 의 무 량

  ○ 재    원 : 농어 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  : 농어  집 고쳐주기 사업 - 국고보조 100%

  ○ 지원규모 : 연 450가구 이상 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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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지원 한 도액  기   범

  ○ 지원한도 : 세 당 최  지원한도 600만원이내

   - 농어  집 고쳐주기 사업은 개량 가구에 해 단년도 사업으로 지원하며, 

지원한도는 총사업비 한도 내에서 유동 으로 조정

   - 단, 세 당 지원한도은 최  600만원을 과하지 않아야 함

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①  농 재 능 나 눔  공 모 사업

 1. 사업신 청 단 계

 

농림

축산

식품부

(1월)

시･도

(지자체 공모사업)

(1~2월)

시･군

(지자체 공모사업)

(1~2월)

①시행지침 시행 ②공모

④취합제출 ③신청

한 국 농어 공 사

(일반단체 공모사업)

(3~4월)

일반단 체

(일반단체 공모사업)

(3~4월)

②공모

①시행지침 시행

③신청

 2. 사업자  선정 단 계

사업신청서 제출 선정심사 원회

시･군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공모사업)

농림축산식품부 결 과  통 지

일반단 체  → 한 국 농어 공 사

(일반단체 공모사업)
한 국 농어 공 사

 3 . 세 부 계 획 수 립   시행 단 계

 

사업계획 제출

사업계획 승인

재능나눔활동 추진

시･군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공모사업)

시･도 → 시･군

일반단 체  → 한 국 농어 공 사

(일반단체 공모사업)
일반단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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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자 배 정 단 계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공모사업) 자 배정

시･도
자 배정

시･군

한 국 농어 공 사
(일반단체 공모사업) 자 배정

일반단 체

 5. 이 행 검단 계

  ○ ( 농식품부 · 한 국 농어 공 사)  운 내역을 연1회 이상 모니터링

 6 . 성 과 측 정 단 계

  ○ ( 농식품부 · 한 국 농어 공 사)  매년 2회 이상 활동지원 황에 하여 서류· 상

회의· 지 확인 등을 통해 측정

 7 . 사업평가   환 류 단 계

  ○ ( 농식품부 · 한 국 농어 공 사)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차년도 사업에 

반 하여 사업성과 극 화

②  농어  집 고 쳐 주 기 사업

 1. 사업신 청 단 계

  ○ 사업신청 : 개인 는 마을은 시·군에 개별 으로 사업을 신청

추진계획 통지
⇨

세부계획 통보
⇨

사업신청

농림축산식품부(1월) 다솜둥지복지재단(2월) 개인 는 마을(3월)

� ��������	
�

  ○ 사업자 선정은 시장·군수 등의 추천을 받아 상자에 한 격성 심의를 

거쳐 상자를 선정하여 통지

지원 격자 추천

⇨

격성 

심의․추천
⇨

상자 

선정․통보
⇨

개인별․마을별 

사업시행자 매칭

시도/시군구(4월)
다솜둥지복지재단 

(4월)

다솜둥지복지재단 

(4월)

다솜둥지복지재단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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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세 부 계 획 수 립   시행 단 계

  ○ ( 사업시행자)  ‘15년 사업시행계획 수립  승인신청, 사업추진 상황 분기별 보고

   - 시도  시·군·구는 개인별·마을별 사업 상자와 매칭된 자원 사자, 사회

기업, 지역자활센터, 기타 학회 등의 사업추진시 지원

 4. 자 배 정 단 계

  ○ (사업시행자) 분기별 자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매월 소요자 을 악하여 농식품부에 요청

  ○ ( 농림축산식품부 )  연간 자 배정 계획  집행상황을 고려하여 자  배정

 5. 이 행 검단 계

  ○ ( 사업시행자 )  추진상황  자 집행 상황을 농식품부에 보고

  ○ (농림축산식품부) 자 집행  추진상황 모니터링, 필요시 사업시행자의 운 내역을 검․평가

 6 . 사후 리 단 계

  ○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실태 검은 반기별 2회를 포함, 연3회 실시

   -     상 : 다솜둥지복지재단, 사업시행자(비 리 민간단체 등)

   - 검항목 : 사업사 선정의 타당성, 지원 자 의 목 외 사용 여부 등

 7 . 사업평가   환 류 단 계

  ○ ( 사업시행자) 사업시행 완료후 사업성과  집행 정산자료를 농식품부에 보고

  ○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미비 에 해서 제도개선  보완

   - 사업주체에 한 평가결과 수행능력이 미흡하다고 단될 경우, 사업시행자 체 모색

Ⅳ. 2016 년도 사업신 청  수 요 조 사  기타 사항 ( 공 통 )

 1. 2016 년도 사업수 요 조 사

  ○ ( 농 재 능 나 눔  공 모 사업)  2016년 1월경 공모를 통해 수요조사

  ○ ( 농어  집 고 쳐 주 기 사업)  사업시행자는 ‘16년 사업수요에 해 시장·군수·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15.6.30.까지 완료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2. 2016년도 사업신청  지원 상자 선정안내(공통) : 2015년도 사업계획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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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 요 ( 공 통 )

 1. 목

  ○ 농 형 교통모델 발굴을 통해 커뮤니티 교통서비스 활성화 기반 조성

  ○ 돌 시설이 부족한 농 에서 유아를 안심하고 맡기고, 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번기 주말 돌 방을 설치․운 하여 농  돌  사각지  해소

  ○ 농어  주민 상 문화강습 로그램 지원, 청소년･아동 교육문화공동체 육성 

등을 통해 농  주민의 문화 향유기회 확   농어  마을공동체 활성화

 2. 근 거 법 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농어  지역개발 진에 한 특별법」 제29조 

제1항 제5호  제2항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농어 지역 개발 진에 한 특별법」 제18조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

 3 .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단  : 백만원)

구   분 2012년까 지 2013 년 2014년 2015년 2016 년이 후

합  계 - - - 4,950 3,150

국  고 - - - 4,050 3,150

지방비 - - - 900 -

ㅇ농 형교통모델발굴 - - - 1,800 -

 - 국  고 - - - 900 -

 - 지방비 - - - 900 -

ㅇ농번기주말돌 방 - - - 245 245

 - 국  고 - - - 245 245

 - 지방비 - - - - -

ㅇ농 마을 교육·문화·

복지 로그램
- - - 2,905 2,905

 - 국  고 - - - 2,905 2,905

 - 지방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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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①  농 형  교 통 모 델  발 굴

 1. 사업 상 자

  ○ 사업 리주체 : 시장․군수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운수사업체, 지역아동센터·복지회 ·마을자치회  

기타 비 리법인 등

 2. 지원 자 격   요 건

  ○ 시·군, 운수사업체, 지역아동센터·복지회 ·마을자치회  기타 비 리법인 

등으로서 「농어업·농어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어  

지역에 교통서비스제공이 가능한 자

 3 . 지원 상

  ○ 시·군, 운수사업체, 비 리법인 등 농어  지역에 교통서비스제공이 가능한 

자로서 소재한 시·군의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자  사업계획서를 토 로 선정

   - 생활권 연계가 필요한 경우 해당 시･군  어느 하나의 시장･군수도 추천 가능

    * 시·군 사업계획서는 교통모델  교통서비스 제공자를 복합하여 작성 가능

 4. 지원 자 의  사용 용 도

  ○ 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여건이 취약한 농  지역을 한 체교통사

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반

   - 교통서비스운 비 : 차량유지·보수비, 운행손실 보상비, 택시요  차액보조비, 

보험료, 유류비, 콜센터 운 비, 홍보비 등

   - 인건비 : 운수사업 종사자 인건비

 5. 지원 형 태   사업 의 무 량

  ○ 재원 : 농어 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지원규모 : 19개소, 900백만원

   - ‘15년 신규 선정 시･군(6개소) 300백만원, ‘14년 기 선정 12개 시･군(13개소) 6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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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지원 한 도액  기   범

  ○ 사업계획에 따라 개소당 50백만원 내외 지원(사업비 한도 내 유동 )

②  농번 기 주 말 돌 방  지원

 1. 사업 상 자

  ○ 농 (읍․면) 지역  농번기 주말 유아 돌  수요가 있으나, 보육  돌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의 농번기 주말 돌 방을 운 할 수 있는  

시설  운  인원을 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지역농 , 여성

농업인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2. 지원 자 격   요 건

  ○ 돌 방의 유아 정원  농업인 자녀의 비율이 70%이상

 3 . 지원 내 용   사용 용 도

  ○ 시설비 : 기존 시설 리모델링비 지원

  ○ 운 비 : 시설장, 돌보미  취사부 인건비, 교재비, 간식비, 기타 시설운 비 지원

 4. 지원 형 태   사업 의 무 량

  ○ 자 재원 : 농어 구조개선특별회계(민간경상보조)

  ○ 지원비율 : 국고 100%

  ○ 운 기간 : 4개월(지역특성을 반 하여 농번기 기간 4개월 이내 선택 지원)

    - 단, 시설 리모델링은 사업자 선정 후 4월 이 에 완료하여 4월부터 사업 

개시가 가능토록 추진

 5. 지원 한 도액  기   범

  ○ 개소당 최  국비 32백만원 이내(국고정액)

  ○ 시설개보수비 : 기존 시설 리모델링비로 개소당 20백만원 이내 지원(기자재, 장비 포함)

    * 화장실( 유아용 변기 보조기구 설치), 조리시설 구비 필요

  ○ 운 비 : 인건비(시설장, 돌보미, 취사부), 교재․교구비, 기타 시설운 비 등 

개소당 1,20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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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농 마 을  교 육 · 문 화 · 복 지 로 그 램

 1. 사업 상 자

  ○ (작은 문화교실 지원) 농어  지역 주민 상 문화 술 로그램 운 이 가능한 시설  단체

  ○ (청소년 교육･문화 공동체 육성) 청소년･아동에 한 교육 로그램 운 이 가능한 공동체

 2. 지원 자 격   요 건

  ○ (작은 문화교실 지원) 농어  지역에서 도서 , 미술 , 학교, 마을공동체 등을 활용

하여 문화 술 로그램 운 이 가능한 기 ·단체

    *  단, 요양원, 복지시설, 종교단체 등 특정인을 한 시설  단체는 제외

  ○ ( 청 소 년 교 육･문 화  공 동 체  육 성 )  농어 지역 면단  이하에서 2개 이상의 

교육주체(학교, 마을, 기 , 단체 등)가 참여한 교육공동체

     *  단일기 이 자체 로그램을 운 하는 형태는 지원 상에 제외

< 지원제외 상시설 >

 가. 농어  면지역이 아닌 읍지역, 도시지역 는 역시에 소재한 곳

  * 단. 제주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이 농어  지역으

로 분류 ⇒ 농어  지역으로 인정될 수 있는 서류필요
 나. 년에 동일한 교육( 로그램) 사업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는 타 지원기 으로

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사업  시설은 지원 상에서 제외

  * 다만 부분  지원의 경우, 선정평가 원회 심의 과정에서 지원여부 결정 
 다. 신청사업이 정치․종교  목 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

 라. 수익을 주된 목 사업으로 수행하는 곳

 마. 기타 지원목 에 부합하지 않는 곳

 3 . 지원 자 의  사용 용 도

  ○ ( 작 은  문 화 교 실  지원 )  농어 의 작은 도서 , 미술 , 학교 등 농 주민 

상 문화 술 로그램 운 에 필요한 비용

     *  강사 인건비, 교재  재료비, 홍보비 등 

  ○ ( 청 소 년 교 육･문 화  공 동 체  육 성 )

   - 로그램 운 에 필요한 강사비, 학습재료비, 주민교육 로그램비 등(70%)

   - 공동체 운 을 한 인건비(20%), 진행  홍보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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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원 형 태   사업 의 무 량

  ○ 재원 : 농어 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  : 국비 100%

  ○ 지원규모 : 최  200백만원 범  내 개소당 차등지원

 5. 지원 한 도액  기   범  :  해 당없 음

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①  농 형  교 통 모 델  발 굴

 1. 사업신 청 단 계

사업시행지침  사업 공 고   

시･도( 시･군 ) 시달

→

사업신 청

(시･군→시･도→농어 희망재

단)

농림축산식품부 ( 1월 )

( 농어 희망 재 단 )
시･군 ( 1월 ~ 2월 )

 ��������	
�

시･도 

자 체 심 사

→

사  서류 검토

→

최 종  

심 사 원 회

→

심사결과 통보  

보고

시･도

(1월~2월)

농어 희망 재

단

(1월~2월)

농어 희망 재 단

(2월~3월)

농어 희망 재 단

(2월~3월)

 3 . 세 부 계 획 수 립   시행 단 계

사업시행 비

(조례 마련, 인허가 등 

조치, 의체 구성 등)
→

사업 홍 보

(제공 상지 주민 등에게 

사업내용 홍보)
→

사업세 부 추 진 계 획   

운 계 획  보 고

(시･군→농어 희망재단)

시･군 시･군 시･군

 4. 자 배 정 단 계

  ○ (농식품부) 신청 시･군의 사업계획 검토·승인  교부결정 후 시ㆍ도(시ㆍ군)에 

산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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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 행 검단 계

  ○ ( 시장 ㆍ 군 수 )  운 내역 등을 농어 희망재단에 보고

  ○ ( 시장 ㆍ 군 수 )  교통서비스제공자가 계획 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분기

별로 지도･ 검(단, 안 리 검은 1월에 1회 이상)

 6 . 사후 리 단 계

  ○ 사업 리주체  자 리주체 : 시장･군수

  ○ ( 농어 희망재단) 사업추진상항 검, 장의견 수렴,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을   

 해 모니터링  검 실시

 《제 재   처 벌 내 용 》

  ○ 지원자 을 타목 으로 사용(집행)시 지원 단  기지원자 (지원자 으

로 구입한 차량 등 요재산 포함) 액 회수

 7 . 사업평가   환 류 단 계

  ○ 평가원칙 : 지조사  평가기 에 의한 서면평가

  ○ 평가기간 : 사업시행시 ～12월

  ○ 평가자료 : 설문조사, 모니터링결과, 지자체의 성과보고 자료, 사업계획의   

이행 여부 등

  ○ 평가기  : 농식품부(농어 희망 재 단 )

  ○ 평가환류 : 사업 반 인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개선사항 등이 담긴 사례

집 제작·배포  다음해 사업시행지침 등에 반

②  농번 기 주 말 돌 방  지원

 1. 사업신 청 단 계

  ○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지침 통지(2015년 1월)

  ○ ( 농어 희망 재 단 )  사업 상자 신청 공고(2015년 1월)

  ○ ( 사업을  희망 하는  법인‧단체 )  지자체 농정‧복지부서(보육), 농  복지부서, 

여성농업인센터 의회 등을 통해 사업신청서를 농어 희망재단에 제출

   - 사업신청서에는 일반 황(지역 보육, 이용희망 아동, 운 비  시설비 사용

계획, 추진일정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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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자  선정 단 계

  ○ 농림축산식품부 주 으로 심사를 하되, 사업 상자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 성, 

문성 확보를 하여 장 실사  문가를 포함한 선정심사 원회 등의 평가

에 의하여 사업 상자 선정(2015년 2월)

   - 사업 상자 선정기 표에 의거 장평가 실시

   - 선정심사 원회에서 장평가 결과  사업신청서 등을 평가

 3 . 세 부 계 획 수 립   시행 단 계

� �○ ( 농어 희망 재 단 )  사업 상자 선정결과를 사업 상자에게 통보하고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통지

� �○ ( 사업 상 자 )  통보일로부터 지정한 기일까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

어 희망재단에 제출

  ○ ( 농어 희망재단) 사업시행계획서 승인 후, 사업 상자가 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 상자의 사업계획 변경 요청을 검토하여 

변경

    ※ 사업시행지침과 지원 산 범  안에서 사업을 시행‧추진

 4. 사업추 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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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산   명
사후 리기간

처분제한 기
부터 까지

▪농번기 주말돌 방 설치일 3년간
매각, 양도, 교환, 여, 담보제공,

교부목 에 배되는 용도사용

 5. 자 배 정 ( 집 행)  단 계

  ○ (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 희망재단의 교부 요청에 따라 보조  교부를 결

정하고 자  교부

  ○ ( 농어 희망 재 단 )  사업 상자의 보조  교부 신청내역의 정성 여부를 

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  교부 신청

    -사업실 에 따라 시설 개보수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운 비는 시설 개보수 

완료 후 시설을 운 하는 당월부터 집행함

    - 최종 정산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보조사업 완료후 2개월 이내)

    - ‘15년 농번기 주말 돌 방 사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15.12월)

  ○ ( 사업 상 자 )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사업비 집행

    - ‘15년 돌 방 운 결과  정산보고서를 농어 희망재단에 제출(’15.12월)

 6 . 이 행 검단 계

 《사후 리 》

  ○ ( 농림축산식품부 )  연 1회 사업추진실태 등 검  제도개선 사항 발굴

  ○ ( 농어 희망 재 단 )  연 2회 사업추진실 을 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농림축산식품부 는 농어 희망재단으로부터 장 검을 통지받은 사업 상

자는 돌 방 운  추진실  보고서(사업추진설 과 장 애로사항 포함)를 

작성하여 장 검자 방문 시 제출하고, 사업추진실 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비

  ○ 사업비 사용내역을 사용항목별로 기록‧유지하고, 검기 (농림축산식품부, 

농어 희망재단)에서 검, 모니터링 등의 목 으로 련 장부  증빙서류 

등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

  ○ 시설 사후 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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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 으로 시설된 시설물을 사후 리 기간 내에 처분하고자 하거나 타목 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함

 《제 재   처 벌 내 용 》

  ○ 농어 희망재단은 사업 상자가 보조 을 부당하여 수령(집행)한 경우에는 

보조  회수  다음연도 지원 상에서 제외

 7 . 사업평가   환 류 단 계

  ○ 농어 희망재단은 농번기 주말 돌 방 사업 애로사항 악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제도 개선사항 등은 차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반

③  농 마 을  교 육 · 문 화 · 복 지 로 그 램

 1. 사업신 청 단 계

  ○ ( 농림축산식품부 )  농 마을 교육･문화･복지 로그램 지원 사업계획을 수

립하여 농어 희망재단에 시행

  ○ ( 농어 희망 재 단 )  농 마을 교육･문화･복지 로그램 지원사업 세부계획 

수립  산신청

 2. 사업자  선정 단 계

  ○ (농어 희망재단) 농 마을 교육･문화･복지 로그램 지원사업 세부계획에 따라 

세부사업별(작은 문화교실 지원, 청소년 교육･문화 공동체 육성) 공모 진행

 3 . 세 부 계 획 수 립   시행 단 계

  ○ ( 농어 희망 재 단 )  농 마을 교육･문화･복지 로그램 지원사업 세부사업별 

공모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4. 자 배 정 단 계

  ○ ( 농림축산식품부 )  농 마을 교육･문화･복지 로그램 지원사업: 분기별 산 

배정 계획에 따라 농어 희망재단에 산배정

  ○ ( 농어 희망 재 단 )  농 마을 교육･문화･복지 로그램 지원사업 세부계획 

 농림축산식품부의 산배정계획에 따라 분기별 사업비 신청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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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 행 검단 계

  ○ 사업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장 검  모니터링 시행 

 6 . 사업평가   환 류 단 계

  ○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에 하여는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시(사업

지침 작성시) 반

Ⅳ. 2016 년도 사업신 청  수 요 조 사  기타 사항

 1. 2016 년도 사업수 요 조 사

  ○ ( 농번 기 주 말돌 방)  농어 희망재단은 사업 상자가 제출한 2016년도 사업

신청 수요조사서를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 에 제출(2015년 4월말까지)

  ○ ( 농 형  교 통 모 델  발 굴 ,  농 마 을  교 육 · 문 화 · 복 지 로 그 램 )  `15년 사업

계획  산규모를 고려하여 수요 결정

 2. 2016 년도 사업신 청   지원 상 자  선정 안 내

   ○ (농번기 주말돌 방) 농식품부에 사업신청(`15.9∼10월), 지원 상자선정(`15.10∼11월)

   ○ (농 마을 교육·문화·복지 로그램) ’16년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공고(‘16년 1/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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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 요

 1. 목

  ○ ( 의 료 지원 )  의료서비스 낙후지역 농업인에게 의료제공 등 건강증진 도모

  ○ ( 장 수 사진 )  고령 농업인에게 장수사진 제공을 통해 농 복지 구

  ○ ( 방 문 콘 서트 )  농 지역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을 상으로 소규모 클래식 

콘서트를 열어 도‧농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농어 의 정주기능 보완

 2. 근 거 법 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농어 지역 개발 진에 한 특별법 제12조  제14조

 3 .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단  : 백만원)

구   분 2012년까 지 2013 년 2014년 2015년 2016 년

합  계 - - - 720 720

국  고 - - - 720 720

ㅇ농업인 행복버스 운 - - - 720 720

 - 국  고 - - - 720 720

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1. 사업 상 자

  ○  사업시행주체 : (의료지원, 장수사진) (사)농 사랑범국민운동본부,

(방문콘서트) (사)농어 문화미래연구소

 2. 지원 상  

  ○ 지리상 여건으로 의료·문화 서비스 낙후 농 지역(도서 산간벽지 거주자 

신청 시 우선지원) 거주하는 농업인  농 지역의 소외계층 

    * (의료) 우선지원 요건 : 독거노인, 기 생활수 자,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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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지원 자 의  사용 용 도

  ○ ( 의 료 지원 )  농  거주 농업인의 의료 진료비(약재비, 진료기 의 교통비 

포함 등)  낙후 농 지역 거주 농업인 운송을 한 차량 비용 등 지원

    * 의료진 수송 차량 지원은 비포함

  ○ ( 장수사진)  농  거주 농업인의 장수사진 촬 을 한 비용(이·미용비 포함)

  ○ ( 방 문 콘 서트 )  농 지역 방문 클래식 콘서트 개최

 4. 지원 형 태   사업 의 무 량

  ○ ( 의 료 지원 )  농업인 1인당 3만원 상당 의료 검진( 액검사 등 15여가지 항목

검진) 서비스 제공(국고보조 100%)

  ○ ( 장 수 사진 )  사진 촬  후 액자 제작  제공(국고보조 100%)

  ○ ( 방 문 콘 서트 )  국고보조 85%, 자부담 15%, 연주회 10〜15회 운

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의 료 지원 · 장 수 사진  촬

사업계 획 서 

제 출
→

사업계 획 서 

검토   승 인
→

방 문 지역  확정  

 의 료 지원  

등

→
사업시행 결 과  

보 고

(사)농 사랑

범국민운동본부
농식품부

 (사)농 사랑

범국민운동본부

(사)농 사랑

범국민운동본부

농어 · 축산농장 · 다 문 화 가 정  방 문 콘 서트

사업계 획 서 

제 출
→

사업계 획 서 

검토   승 인
→

방 문 지역  확정  

 공 연
→

사업시행 결 과  

보 고

(사)농어 문화

미래연구소
농식품부

(사)농어 문화

미래연구소
(사)농어 문화

미래연구소

 1. 자 배 정 단 계 ( 연 )

  ○ (의료지원·장수사진) 농식품부는 (사)농 사랑범국민운동본부가 신청한 사업계

획을 검토·배정

  ○ (방문콘서트) 농식품부는 (사)농어 문화미래연구소가 신청한 사업계획을 검토·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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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 행 검단 계

  ○ 사업시행기 은 운 내역 등을 농식품부에 반기별 보고

 3 . 사후 리 단 계

  ○ 지원자 을 타목 으로 사용(집행)시 지원 단  기 지원자  액 회수

 4. 사업평가   환 류 단 계

  ○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차년도 사업에 반 하여 사업성과 극 화

Ⅳ. 2016 년도 사업신 청  수 요 조 사  기타 사항  

 1. 2016 년 사업수 요 조 사( 잠 정 )

  ○ (의료지원․장수사진) 시·군 등을 상으로 수요조사 실시 맟 제출(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15년말

 2. 2016년도 사업신청  지원 상자 선정안내 : 2015년도 사업계획과 동일



����

Ⅰ. 사육 기반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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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조 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3�K�I$��R�r��)��O0����q��8�����q���FG�
담 당기 담 당과 담 당자 화 번 호

'MN��KL OPQN�R S��T�UVW
����X<1

YZZ[\Y][\^_]
YZZ[\Y][\^`a

'/6bc N�"de e��T�#fg
R��T��hi

Y\[\Y_Y[j`YY
Y\[\Y_Y[jja]

�������

����������
��○��q�LK]�pq�31���
v,-�pq~�� ����q���¡¢�£v
����¤�LK]1��%�l~�'�KuP���L~��������)�8¥\���1�

'�¦§��LK]�pq�¨��©��ª��«

�����	
�
��¬��q��®L�¯°�'��±°²�³���¯®L�¯°�'��±°²�´�Vµ�

�®L�®°²�K]OP��®L�¯°�'��®°

�	��
���������
(단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20년까지

합    계 123,964 153,984 157,707 136,291 870,393

보    조 91,346 106,697 110,125 94,309 657,175

융    자 32,618 47,287 47,582 41,982 213,218

������������������
���
  ※ 아래 내용은 이하 세부사업에서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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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¹R�������²����ºc²�pq\�c�

»g�Il�_#9�¼R�½,G����,g�\5��LK]^�pq�31,�g�\
    * 농업인, 농업법인은 ‘농어업경 체 육성  지원에 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

경 정보를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

�������������
��¬�����¾��¿�9²��À�Á����³�9���KÂ,g��q��Ã�9��
��¬����ºc�¾��·���·¸�'���q���R�ST�ÄÅÆ�º�LE

�²���ÇK���È��K�R�g�LK]�pq�31R�j-,g��d
5��3,�É�ºcÉT��GÊ

��¬�pq\�c�¾�����LER�ST�ÄÅÆ�������´�²��ÀLE��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사일리지제조비, 볏짚비닐지원비, 장거리유통비에 한함)

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표2>의 생산표시제 스티커를 포장단 별로 부착하여

야 한다.(자가소비용은 제외한다)

� ①  조 사료  사일리 지 제 조 비  지원

��������
��¬�LK]pq�©�ªK����*@R�8E,g�\5��K]6Ë���ÌÈ%

+��Ì�ÍbÊ�»g�\p�Ë��1�Î18�È"Ï�²�,�8�²�_8r�8��
�ÊR��apÐ��ÑÒ,-�KuP��»g�@³5��L,g�\

    * 사료작물(forage crop) : 옥수수, 보리, 호 , 귀리, 유채, 수단그라스, 이탈리안라

이그라스, 총체벼 등(목  포함)

    * 사일리지(silage) : 사료작물을 비롯한 각종 유기물재료를 기  상태에서 젖산 

발효시킨 다즙성 발효사료

    * 건 (hay) : 사료작물의 수분함량이 15～20%이하가 되도록 물리 으로 건조시킨 

조사료의 장형태

�������������
��¬����0����ºc�»g�pq\�c����K]6Ë��Ì�»g��Ó�%+�cÔ

È\9�~ÕXd5�LK]^��Ì,g��q�9���À�\cpq%&d5�Ö×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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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KuP��'�@³�K�%&�È���q��\ØK�CD���1Ê^�
)(�I�_R��`,��KuP��'�@³��L~����½�Ù�\8��¯ÚÛ
��N$4�K>��`

��¬�Ü~6Ë�¿\r^���ÝÞ�pq��6Ë��LK]5��1,g��À�KuP��
'�@³��L~�N$���

��¬����ºc���À�ßºWX3�¯!�àáu��À�����9:

��������
��¬�LK]�KuP���L1�~â²�ãKÈäåæÊ²�çè�²��]�'� 9éê~²��ë

P�ß©~1²��@~²�KuP��'�@³�K OP�~1²�?ìíî��

��������������
��¬�~â�»g�l~����31²�KuP��'�@³^��L,-��q�9ï���

ëPÈ¯ÚÚðñ�àáÊ�ßò,g�ó��*ôg�~1����È#�� �Ku5�'�
õö�?O/�ÍbÊ

��������
��¬��qç>�M�?L�®ÚÛ²���~�÷ÚÛ²�\8��¯ÚÛ

� ����!�"�#$����%&

��¬����½�¾�KuP��÷Ú��øõÈ�§ùK�Iú�X1ré�I�_0�û8WI

*üR�ST��Óý5�o����þ�#��GÊ
�����È@³���À�#/b��?�%#�±��^�@³�Ù�R�X1,-�q�Ê
    * 건  1톤은 사일리지 량으로 환산할 경우 2.4톤에 해당됨(건  1톤×보정계수 2.4)

��¬��Ó��¾�I�_0�Þ���oR�ST�KuP��L~^��Ó�G�
������K�ré\5�,-M�KuP��'�@³^�>��%�,ë��s�%��Ã�

,��Z[\]5�Ù����Ès�%����À�I�_²���	��{���ÇÊ
�����¤�3��À�Ü~6Ë¿\r����9���-8^�©
I���
     * 표본추출 : 곤포사일리지에 해서 용하며 1일 제조량(5ha 기  200개)의 5%

(최소 5개 이상)

       시) A 경 체가 하루 약 7ha 작업을 하여 280개 곤포사일리지를 제조한 경우  

표본추출량은 14개, 3ha 작업을 하여 90개 제조한 경우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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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②⑤⑪ ⑧⑨
지 자 체

경 체 등

(농 ·축 , 농법인 등)
구 매 자

(농가, TMR 등)

②������
⑤�	
���
⑪������

①������
③%+cÔ
④�	
�
⑦�������·��
⑩��������

③�������� 
⑧��!"�#
⑨$%&'���

①④⑩ ③⑦

조사료 재배

(농 ·축 , 농가 등)

③���������
⑥��(���

⑥ ③

 ◦ Q;.�:;9k
   - ,l'��,�m�·no��9p�qr�s�Q;.�tu�dv
    * 재배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 이외에 소재하는 경 체에 해서는 경 체 

소재 시·군이 제조비 지원 의사가 있을 경우 당해 시군에서 지원 가능

   - Q;.w��Cxy�,l'��s�N�'����'23S���·�z�{|
   - Q;.w���>����·:U��%�x2}�~��2"=�������
    * 지자체는 지역특화사업 등을 통해 기계  장비를 구입하여 경 체에 공

����¤�s�%�È�ÛÊI�#/b���G�»g�3Ë§�b¨9���ôg��À�>#LK
^�WIÈ*I�#/b��'��ËùK��$9:Ê,�²�8X����d5��
�Æ�Ë�0����réR����L�È@L�����)�#/b���X�,��
,ë��3Ë§���ë���À��%�,-����9:Ê

     ** 표본계근시 공인기 의  등 검증을 필한 이동식 계근장비를 이용, 장에서 계근 가능

     *** 트 치사일리지 계근 : 면 과 높이를 확인하고, <별표1>트 치사일리지 량표에 

따라 량 산출

�������§ùK�IúX1�ré���À²�
�����¤�I�_0��§�Ó������,-�¯u��L���±ÛÈ����î3éÊ��I]

^�ÑÒ,-�Oþ��§ùK�OR��§ùK^���,�²��§�ÓR�S
�����9^�X1,-�KuP��L~��Ó�9:

      ※ 품질검사 시범 용 상 시·군에 한하며, 등 별 지원단가  추진 차 등은 

별도 세부추진요령으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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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 사료  장 거 리  유 통 비  지원

��������
��¬�LK]pq�©�ªK����*@R�8E,g�\5���4q�LK]^��Ó�

»g��2,g�\�'��4q�LK]^�31,g��¨§�ÌEK]�9�l
È����'����²�3,�¶����c¹T��GÊ

�������������
��¬��4q�LK]È�����Ê^�¯ÚÚðñ�3é��ëPR��g����d5�¨�

È�²�K]6Ë�k�pq�"�¨�0���Ê,�\�,g�\g�LK]��Ó��2�
%&��WX����Ù�Ç²��q�cÈ>��À�Ç²���´�ÂÀ�Ç²���LK]
�Ç²���¿�î��Ç²���K]�Ç²����àK]�ÇR��b��¶¨�~�
��K�¹R��3,�<GÊ�'�Oþ�I�_R��`

    * 농업인은 한우·젖소 등 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TMR업체는 농·축·

낙 의 TMR업체, 한국사료 회 는 한국단미사료 회 회원으로 가입한 TMR

업체 는 시·도에 등록한 업체에 한함.

��������
��¬�lëP�ßò~²�pq��~²�¨��V~

��������
��¬��qç>�M�?L��ÚÛ²�\8��÷ÚÛ

������!�"�#$���'(
구 분  상 지원조건 지원기

장거리운송비 단체, 경 체 등 타 시·군 100㎞ 이상 유통
실운송비의 40%
(30원/kg 한도)

생산구축비 단체, 경 체 등 연간 1천톤 이상 타 시·군 유통 5천원/톤

유통 진비 TMR 업체 연간 5백톤 이상 구매 10천원/톤

    * 유통되는 조사료에는 <별표2>의 생산실명을 표기하고 미표기 제품은 보조 제외

    * 지원단가  추진 차 등 세부추진요령은 별도 지침으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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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③  조 사료 용  기계 · 장 비  지원

��������
��¬�LK]pq�©�ªK����*@R�8E,g�\5���4q�LK]^�pq�

31,�g�\
�������������
��¬����²��ºc²�pq\�c�¾��3�Þ ��ÀÇ²�´ÀÇ��0���,�²�

ßºWX3�¯!�àá���3�����Ý�\�þ��ÀRg��¥��LK]�
�Ì��3���CQ��Ì�^��?���ÀR����G�

��¬�I�_�¾���\��c�»g���\��cR��	Æ�K��
��������
��¬�LK]�pq�31R�*��!"B²�ß©�#Ò�N³�²�$Íl~ÈÔ	�²�%

&'�²�X��Ê²�V(�²�©>�²�Ñ¿�È¿\��R��bÊ²�3��%�l~��
    * 상세내용은 <별표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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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91�LK]�)l1�Ku5�'�LK]�ÌE�����9:
����¤�Ku5�¨*�¾�+�,-P!�!.�²���/�Ku5��
����¤�Ku5�1�È¯�(Ê�¾��ÚõÈ012Ê�½d5�,ô��9-@R�ST�L��Ä��9:

��������������
��¬�LK]�pq�'�KuP���L��������%�l~���~

��������
��¬��ºc²�pq\�c²�I�_�¾��qç>�M�?L�¯ÚÛ²���~�®ÚÛ²�3\�

®ÚÛÈ�P�±Û²�±!�ë��®!�é�Ê²�\8��®ÚÛ
    * 융자 30%는 자부담으로 체 가능(지자체 포함)

    * 시·군은 사업 상자로부터 보조  지 을 임받아 공 업체에 지  가능(서식 10)

��¬����� ¾��qç>�M�3\� 1ÚÛÈ�P� ±Û²� ±!�ë�� ®!�é�Ê²�\8��
±ÚÛ

    * 경 체  생산자단체 등에서 융자지원을 희망할 경우 농업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 가능

��¬�>4��� ¾��qç>�M�?L� ±ÚÛ²���~� ®Ú²�3\� ®ÚÛÈ�P� ±Û²� ±!�
ë��®!�é�Ê²�\8��±ÚÛ

� ����!�"�#$���'(
��¬�?L���
����¤� È�ºcÊ� ¯�Úöá�È�Ì	X� ®Ú56(� ¯7åæ� �½38²� ¯Ú56� àá�� �À�

?L���réR����Ê
      * 시) 사업 상자 확보면 이 20ha일 경우 30ha당 사업비를 기 으로 확보비율 

만큼 사업비를 조정(100백만원)하여 지원  산정

����¤��ºc�99�Ô��À#�����pq\�cR�¯��:��U9���²��\c�
j-I�®:�²�LK]�pq�ë;������´�R���Ú563é��i<�Ì
È6�Ê,g��À�®:��34���

����¤���Ý0���!3é���È�¨\�=��>3²��¥��Ì	X3�¨�Æ��À
R��bÊÆ�8	l~È8	6��²�Ô	�È?u@ÊÊ���À�U9	X��?�
>3�U9����9:

����¤��%l~^�����Ý0�WX3��g��ºc9�3��%�l~�����A
ã,g��À����9:

����¤�!"Bg���X��$Íl~;�©>�ÈBýs®C�jLÊ �̂�~���ÀR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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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¾���3\��/È��¿E\M�'��q�|\MÊ��Íb�����
����ú��4R����

����¤����Èº�LE��'���c��îý�9�ÍbÊ�¾��:��34
����¤��ºc�¾�\�\���±ÚÚÛ34
����¤�pq\�c�¾�\�\����ÚÚÛ�34
�!"#���$%�&��'(��
��¬�ré\���R�S���%�l~���I���Ù�Ç�'�IÙ�0$��;R�K

>���,-�3Ùd5���È?L�3\Êô��D�Ã�L�
����¤�I��ÈI�_��Êg��%�l~R�r��?LM�N$�I�������3\�N

$4����,-�N$�-8^�Ô�,�²���Ù�Çg�u���LER��
�%�l~�?L4�'��rEF�������� �3\�N$�-8�Ô�

��¬��%�l~��Ó\g����q��IÄ�%�Ç²�����%����LE���
?Z�O���Ó�'�K OP�?Z�^�çÓÝÞ��%�l~;�bG��Ó

����¤��%�l~���9H0���¿E\MK�����%������K��Býs
±CR���Æ�3\�������ú�4�Wë��9H�½1

����¤��%�l~g���%������K����8��ré���%������Il,8²�
K��UVé��8��ré3�Þ �u8�r*���%9�*���À�����
*
��¿EXd5�ù�� ���È��é���³�/R�r)�g�\��nPÊ

����¤��%�l~g����%v�V��¯±LÈ=>OPÊ��Q�R�ST�=>ù��
���ÝÞa�,ô²�ù�ré3�Þ ��%�l~g�=>l��8J���

���¬�?Z�O0���ré��%�l~���Ó�'�K OP�?Zc%^���,��
;ùÔ�^����8R�?�È¯±tÊ

����¤�?Z�O0�À#���%��l~��Ó²�èØX��K OP²��§�é����
�)�É�Ó�'�K OP�?Z��OPrlK��éI�~�,-a�b

      * 기계·장비의 사후 리  행정사항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시행지침”을 용(농기계공업 동조합 홈페이지 참조)

��¬��L�#��\g�����%�l~���LEF�'�*�s����L����þ�
#���Ã�M�,��8JÈBýs��C²�Býs�C�jLÊ

��¬�?Z�O0�LK]1��%�l~��Ó�'�K OPrlÈý���Ê��6
�
~�,����¯Ç�3é�OPWN�LK

����¤��©K°���çMI�L�Ô��������8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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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조 사료 용  종 자  구 입   볏짚비 닐  지원

��������
��¬�LK]pq�©�ªK����*@R�8E,g�\5��LK]�pq�����

¿\^���,�\�,ë�²�O��?P����8¥\����È�ÂÀ�'�Á�Ê�
K]5�31,�\�,g�\

�������������
��¬� LK]pq�©�ªK�����*@��X1,�²�O�~â����Ý�\�

,g�������À�O�����LK]�KuP�5��1þ�#��g��q�
�Ã�9R���

    * 종자구입비를 우선하여 지원토록 하고, 볏짚(보리짚 제외) 비닐 지원은 사료작물 

재배를 해 볏짚을 수거해야 하는 필지에 한해 지원한다.

��������
��¬� È¿\��Ê�Q##²�?P²�FRÈFSÊ²�TPÈ�SÊ²�¨Ñ²�#�¼Ty²�3UP

=�T3¼Ty²�ecV���K]6Ë�»g�Õ³�¿\
��¬�ÈO�~âÊ�KuP���L1�~â�'�¨K��1�5�K1ôg�Ë�
����¤�~â��WX0�ý�5�Q�,��Dô²���Ù�ÇR��û8UV*ü�#Å�

I�W#*\����������,-�Ô�

��������������
��¬�È¿\��Ê�K]6Ë�'�Õ³��ÌR�*��¿\���~
��¬� ÈO�~âÊ�O�²�?P����8¥\���KuP�5��L,�����~â�

'�3;�¨K��1�5�K1ôg�Ë������~1����
����¤�nPQH�¾�KuP��¯YÈ�ÚÚðZÊ�(��[��½ÈU9~1�\8�Ê
��������
��¬��qç>�M�?L�®ÚÛ²�\8��0ÚÛ
    * 자부담분은 부 는 일부를 지방비로 체 가능

��¬�O�~â��{��¾�¯Ç�?L����Ë�0��õÈ»g��*$ÍKuP���½����¯Ú
îÊ

� ����!�"�#$���'(
��B¿\���C
��¬�?P�¿\��~���0�?ZÝ0�>1�¿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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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pq�¿\Rg��Ó,��Dd8²��4�Â
�¿�»g�#��X\
��Z�¿
d5���§ùK̂ �]],�����.ABÈ�4�pq�¿\/Ê²�������È��Ù�Ç�
%���2/Ê�»g�´�ÂÀ�Ç �̂�)�����~1Èº#Z���Z[\]�78Ê

��¬��9��¿\CD3�I�_È���.AB�ÍbÊ²���LE²�´�ÂÀ�Ç��R�
3Ù�CDô��D�Ã�éF�K�ré\��?���

��¬�G��K�R��¿\^���Ýg��À�¿\r���réR����
��¬�¿\�Ó��o

�"#$� ·�2�!"��m·n('2<�45���), ��N/���s��e�'�
�/c=�#$

¿\�Ó  ·�Å¿\�, ���LE, ��´�ÂÀ�Ç�'����.AB9�K�r
é\R���Ó

�����  ·�9\�/�: K�ré\9�¿\�#>�����·��LE��R�^8
 ·?L/�: Il�·_#��¿\�Ó�]]�� �?LM��Ó

��¬�¿\r��qI�¨�K°
����¤�B\�/C�K�ré\g�¿\��#>��LE²�́ �ÂÀ�Ç�'����.ABR�̂ 8
����¤� B?L/C��LE²�´�ÂÀ�Ç�'����.AB58B��9ý�¿\�Ó

WX����È�#Z�»g�����Ê� �?LM��Ó
����¤��LE²�´�ÂÀ�Ç�'����.ABR�3Ùd5�CD���9R�r)�g�

WX����,-�?LM���M�3�X0�¯î��O��Ó/R�r)�á���
�)*�+�,"-��

농협중앙회,

한국낙농육우협회

⑪ ││ ⑦ ↑⑥

정 ││ 공 │종

산 ││ 급 │자

   ││   │신

   ↓↓   │청 

지역 농·축협

한국낙농육우협회

국립종자원

농업기술센터

 ④ 종자신청결과 보고

 ──────────────→

  ⑤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확정

 ←──────────────

  ⑨ 종자공급실적 통지

 ──────────────→

  ⑩ 보조금 교부

 ←─────────────→

시  · 군

①사업예산

확정

⑧공급및    │↑

  자부담회수││③종자

            ││  신청

⑫종자대금  ││

  정산      │└───

  (계좌입금) └───→

            │

 ②종자신청  │

   지도·홍보  │ 

             │

 ←─────┘
사업대상자

  ※ ⑪은 지역 농·축 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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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KuP���L1�~â0���Ù�ÇR��uf�%+,-��Ó,g�����_

d5�,ô²��LE���5������Ó�9:
����¤��²��LE��5���I��8��0���Ù�Ç���Ó�9�3,5���
      * 농 앙회는 세부추진요령( 비사항, 공 단가 계약체결, 기술지도 등)을 수립

하여 계기 에 통보, 시 ·군과 지역조합이 긴 히 조하여 추진

⑤  지조 성   기반시설  지원

��������
��¬�LK]pq�©�ªK����*@R�8E,g�\5��³�L
�'��©IÄ��

,�\�,g�\

�������������
��¬�É`�LK]1��%�l~���K���u

��������
��¬�³�L
�¾�³�üR����³�X��LKR�ST�³�L
�Î99�9:,G��

��ôg��R�CQ5�³�L
��,ë�²��
�³���OPR��*ôg�~1
��¬��©IÄ�¾��²�a�²�Kb���³�9��KÂÕl�'�³���R�*���©

IÄ�Ä��~1

��������������
��1��2�
��¬�³�L
È�ß�c�ß�}"³�Ê�'�³�OPR��*ôg��@~�\�r�d�

##]��
����¤����9g�2!����8R���I,g�É³�L
�9K^��½d5�,�²�

�ý�W�R�ST�Il�_#9�L��9:,8�We�~á��q
��¬����ÓR�S��³�L
�
����¤��ß³��¾����Ó3�¯¤±Ó�5���ß�R����³�L
3�9:���
����¤�c�ß³��¾����Ó3�±¤®Ó�5���ßR��,��ÞF,��lfË��ë²�

�snP��R����³�L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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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³��¾�q���?¥,	���snPR����³�L
3�9:���
����¤����Óý����½

��

등  경사도 유효토심 자갈함량 토성

1 지
2 지
3 지
4 지

20°이하
21 - 30
31 - 35
36  이상

100cm
99 - 50
49 - 30
29 이하

5%이하
6 - 20
21 - 30
31 이상

사양토, 양토
식양토, 식토
사토, 토
입사질토

��¬�³�L
�4R��pqôg�g��gÕ��0�Õl4���K²�h�P���
8rIÄ1�\�5��1,��Õl��©`���ÈGá²�³�R��ë�©`
Î9^�Ý0��Àg���Ê

��¬��
³��?]K�0�³�WNLK�Ô�R�ST�,�ÙÓ³�^�Ù�éÓ³
�5�?],�\�,ë��éÓ³�^��	�¨��OP,�\�,g��À���

��!3 4�
��¬�1#îç²�>�IÄ²�V��5�Õl4��5�îÄ
����¤�1#îç�¾��,#���#\�3�8i,ë�²�³���,���é3��,-�

O��'�O#IÄ3�*���
����¤�>�IÄ�¾�@³�'�K]6Ë��pq��31R�*���¢�d5�>�IÄ

3�*��ÕlÈ³�4�>�IÄR��bÊ
����¤�V�5�îÄ�¾�³���V��5²�Õl4��5�CQîÄ�»g��¥�5��

�l²�?#��3�*���d5�j�8�g�\c8�
��¬�³��K]6Ë�Ì�8����
����¤�³���K]6Ë���Ì�^���v��%v,���,-��k������

�R��*ôg�~1
����¤�Il�_#g���Æ���9��1�5�K1ô��D�Ã�K OP
��¬�³�1�h�P�Ä�
����¤�³�R�r,-�h�P^�Ä�,-��ÕR����³�����
���
����¤�réIÄ
��������³���l��%�h�P
��������+�mn²�,-P!²��{����kÄ��'�>�o��²�+�����IÄ
��������#L�'�)#o-

��������
��¬�³�L
�¾��qç>�M�?L��ÚÛ²�3\��ÚÛÈ�P�±Û²�®!�ë��0!�é�Ê
��¬��©IÄ�¾��qç>�M�3\�1ÚÛÈ�P�±Û²�®!�ë��0!�é�Ê²�\8��±Ú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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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M����½0�É`�LK]1��%�l~���K���u
��¬�³�L
���I�K�~g���~ØR�ST�?LM��3\M��N$,-a�

,8²�3\M��N$,��ÞF,��?LMá��N$þ�#�>×

⑥  가 공 · 유 통 시설  지원

��������
��¬�LK]pq�©�ªK����*@R�8E,g�\5���������LK]�

'��q8qË�#Ó�����ÎpÈ5qrÊ�þ��¨�AB�»g�����9�IÄ
��ßº,ë��ßº,�\�,g�\

��¬�È?]��Ê��¥�����9�IÄ��ßº,���g�\5��IÄ�?]�'�î
?#²��%�l~�?]�'�#P����*5�,g�\

��¬�Èßº��Ê��¥�����9�IÄ�»g�¨�AB �̂ßº,���g�\5����]�
�����9�IÄ�'�¨�AB��ßº���������*5�,g�\

�������������
��¬���\H
����¤� ���²� pq\�c� ¾LK]pq�©�ªK�����*@��ªi,�²�

����cg��LK]lëP¨�~���K���*@��X1�G�
��¬���*@
���B¨�A�C�LK]�»g��q8qË�pq�Ì`\È���²��ºc��Ê;��Ó�
»g��2%+��cÔ,�²�Þ�����îýX�»g�sEXd5��1,-�
�4q�LK]�»g��q8qË��¨�

����¤�pqÆ�r*�$ÍKuP�^�u��Q«^�9V�t��l�R�?O� ��Ó
����¤�pqÆ��4q�LK]^�r*�)lIÄÈKu5ÊR�?O� ��Ó
����¤�pqÆ�r*�$ÍKuP��»g�)lIÄ�?O�LK]^��Íl�KuP�5�

�L,-������c���]5��Ó,ë��¦��9R��Ó
      * 단, 소포장 사일리지 제조를 해 지원된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섬유질 배합사료의 

제조는 불가하며, 제조 내용물은 국내산 조사료에 한함

����¤�pq�Ì`Æ��q8qË��)lIÄR�?O ��Ó,ë�²��Íl��d5�
�L,-������c���]5��Ó,ë��¦��9R��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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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9�IÄC��
����¤�CQ���¾�LK]�pq\;��Ó�»g��2%+��cÔ
      * 조사료 소요량의 80%이상을 국내산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낙농용 

TMR 사료인 경우 국내산 이용 비율을 30%이상으로 하되, 국내산 이용을 별도 

구분 리하여야 한다.

����¤�?]��� ¾��)*�Ù;OP�½Èuvww/Ê�����Ýxë�²�Ý�\,g�
�cÈuvww/�Z�CD��c^�y�GÊ5�²��4q�LK]^���]5�K
1

      * 다만, HACCP 인증( 는 인증계획)이 없는 업체가 국내산 조사료를 원재료로 

사용하고자 단기, 쇄기 등을 추가설치 하고자 할 경우에도 지원 가능

��������
��¬��l²�K{IÄ²�)l�?OIÄ²�Íl�LÄ~²�%���IÄ²�t#ß©o�

È�q8qËR��bÊ²��%�l~�'����9��¨�AB�Ä~�ßº���,
-�*,G����ôg�K°��

    * 트 터 등 조사료 생산장비, 일반차량은 지원 제외

��������������
��¬�9��¨�AB�Ä��ßº������%�l~���²�IÄ�@�~��
����¤�8����~g�K�~���réR����
��¬����9��¨�AB�Ä~�'�ßº���)��*ôg�~1d5�����8lO

3���,g��À
��������
��¬��qç>�M�?L�®ÚÛ²���~�®ÚÛ²�\8���ÚÛ
��¬�ßº\M�¾��qç>�M�3\�¯ÚÚÛÈ�P�±Û²�±!�ë��uIé�Ê
� ����!�"�#$���'(
��¬�CQ��0�î�(�z:��34ÈeK�~�®Ú:���½Ê
��¬��¥������c�?]��0�î�(�z�á��34ÈeK�~�®:���½Ê
��¬��¥������c�'�¨�A��ßº��0�î�(��:���Gá²�����'�¨

�A���I�ßº�cg�1:�ï�����9:
����¤��"�±�î��4�^�réd5���
�)���*+�������,-
��¬�û8�UV*üd5�ý��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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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조 사료  문 단 지 조 성

��������
��¬�LK]pq�©�ªK����*@R�8E,g�\5��CQ	X� ¯ÚÛ3é�

�?,����3 ��!3é�LK]�Ì�9:��

�������������
��¬���\H�¾�LK]pq�©�ªK�����*@��X1,�²���Æ�3 ��!

3é�LK]�pqÈLK]1�¿\�pq�ÍbÊ3�9:���
��¬���*@
����¤�È|��Ê��u�I�_4R��LK]��Ì	XÈ�%�,%�6ËýÊ���ÚÚ56�

3é��?,ô²�6��ý�	X�����®Ú563éd5��?���
      * 작업구역이란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가 구역내에서 작업을 해 이동하는 거리가 

1km 이내로 집단화된 구역을 말함

����¤�Ètv��Ê��u�I�_4R��LK]��Ì	XÈ�%�,%�6ËýÊ��¯ÚÚ56�
3é��?,ô�6��ý�	X�����±Ú56�3éd5��?���È|
�����3�$}��~�v��²�"Ï�²�,�8���Ê

����¤�ÈÙ���Ê�LK]��Ì	X3���,���*3�cP,-�|�'�tv��5�
��3�$},���u�I_4R��6��ý�	X�����¯Ú56�3éd
5��?���

����¤� È¿\��Ê�LK]�¿\�pq������Ì	X�����¯Ú563é��?��
�È�¥�»g�CQ�|��g��%,-�K�j-�9:Ê

��������
��¬�KuP���L~²�LK]1��%�l~²�LK]1�¿\²�LK]��Ì1����~²�

�«Ù�¿~�

��������������
��¬�LK]�pq�'�KuP���L^����KuP���L~²��%�l~���~²�

LK]1�¿\���~²����~��2~��d5�K1

�������������./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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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P���L�¾��qç>�M�?L��ÚÛ²���~��ÚÛ²�\8��¯ÚÛ
����¤� �%�l~� ¾� �qç>�M�?L� ±ÚÛ²� ��~� ®ÚÛ²� \8�� ±ÚÛ²�3\�

®ÚÛ�È�P�±Û²�±!ë��®!é�Ê
����¤�¿\�¾��qç>�M�?L��ÚÛ²�\8��÷ÚÛ
     * 자부담  일부를 지방비로 체 가능

����¤����~�¾��qç>�M�?L��ÚÛ²���~�÷ÚÛ
����¤��«Ù��¿~�¾��qç>�M�?L�®ÚÛ²���~�®ÚÛ²�\8���ÚÛ
��¬�K���{�
����¤��	,-��!�3é��LK]��Ì�'�Ñ¿��5��1

� ����!�"�#$���'(
��¬�îý�K����½�'�ú�^�½1�G��Gá²��%l~���À�7åæ(���

��g� ®ÚÚöá�È�Ì	X� ¯ÚÚ56(� ¯7åæ� �½38²� �¥��ºc��%l
~����Ý��K OP�"4R��g��g������Ê

�)���*+�������,-
��¬�û8�UV*üd5�ý��I{

���� !"#$%&'()�*+�,-./�01

�����*+01

� 농림축산식품부

��¬�û8K�ý�����½���û8K�I$�����Y,-���È¯t�÷tÊ
����¤�KuP��§�Ó��IúK�²�LK]lëPßò~���K�²�9��¨�

IÄ���K�²�>4�����K�

� 시·도(시 ·군)

  ※ 사업신청서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 1권에 의한 자율사업신청서를 활용하되, 내역

사업별 세부실시요령에 따라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등을 제출

    - 가공·유통시설, 문단지 등 농식품부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내역사업의 경우는 

각 세부실시요령에 따름.

��¬�I��g����8��94I�K�~�4R��\c�û8UV%&��#Å,-�
I�_R�I{È>!��¯ÚtÊ

����¤���~��?²�K�CD����'�%+cÔ�"����I²��9�Â����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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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_0�K�#*LK^�WI,�²�¼�Ô�^�I��R�?�È>!��¯Ú�¯¯tÊ
��¬�I��g�I�_��K�#*LK�Ô�^����8R�?�È>!��¯±tÊ
��¬�K�Aã\g�K�CD�^È*I�K�%&��ÍbÊ�Oþ�I�_��R��

`È¯tyï�Ê
��¬��ºcg��9;�K]6Ë�Ì�'�KuP���L��Ó�%+��cÔ,�²�

%+�����78,-�I�_R�KuP���L~�'��%�l~����CD
����¤�CD�'�%+�"ÈIlÊ�¾�ztÙ��¯Úty

� 농협중앙회(일선조합), 축산단체

�5��������������6
��¬���Ù�Çg����8���%&R��ë,-�û8I$*ü���q�c;�

��,-�#Å�� �ê��\c²��������'��q�c��R��?È±tyÊ
    * 시·도(시·군)  축산단체는 내 경 체, 축산농가  회원농가(업체)에게 홍보

��¬�K�Aã�pq\�cÈ�����´�²��ºcÊ�'��q�9g���Ù�Ç��
û8I$*üR�ST���Ù�Ç²��q�c�'�Oþ�I�_R�D?P���K]
6Ë�$ÍKuP��pq�'��2�#*��`

������,-01

� 농림축산식품부

�57�#�� 46
��¬����8g�#qú��4R��I����99��'�K�%&��ù�� �K�

ré\���
����¤����9�IÄ���I����?LM��8L@R�ÉLK]��*���1ÚÛ3é

È´�1�®ÚÛ3éÊ���4qd5�31��GK^��IÈCQ��R��bÊ

� 시·도(시·군)

��¬�I�_0�K�CD��R�r��XE
��(
����ù�,-�K�ré\���
����¤�9�KÂ�#�'�K]Í��?	X������,-�K�Q«9�XE��#½

��R�r���M�^�78,-�����Ç���^�Ý�Ã�,��À���R�
ST�K�ré\���

      * 사업신청  상자 선정은 농림축산식분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에 따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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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I��ý�K�~�Ì�È¯tÊR�ST�I�_0�#qú��4R��\cX
d5�K�%&��#Å� ���ré\���

��¬�I�_0�K�\���Ô�^�I��R��`²�I��g�ÒE,-�¼�Ô�^��
��8R��`È±tyï�Ê

����¤�KuP��L~g�vZ���Iy�È��K��E�?Iy�ÊR��¢��$

� 농협중앙회(일선조합), 축산단체

�5��������������6
��¬���Ù�Çg�LK]�¨�~ÈlëP�ßò~²�pq��~²�¨��V~Ê���I�

�2�'��2LE��#*��Ó�����,�²�K���ßò�9�K�ré\�
����

��¬��q�cg�Ç���q�958B�O���Ó��2C��²�LK]��ÓÈ�2Ê%+�²�
rM�Ó�º#Z²��ßò~�ûM%q����Z[������ �K�ré\���

����231456���78�01

� 시·도(시·군)

��¬�I�_0����q��/a���K�OP���Q�R��,-�K�ré\ý�
K�%&��ù��� �?LM��8Ô����� �K�ré\È?LK�\ÊR��
��

��¬�ê�I���|},R�I�_R��K�ré\ý���
����¤����9�'���M���³�,g�K�~g�\8��UV
����¤�Il�_#g���Æ�K�ré\9�K�%&r5�UV,��Dg��À�¯Ç�?]�

L�,�²�à?]Ig�I�_���,R��qç>�Mßº*üR��ë�\M
���Ù��'����/�Ç#�L�

��¬��ºcg��Ì�9;��q�958B�Ý0�º#Z�'��%�l~����º#Z²�
KV²���l��`M�4���Z[��^�78,-�Il�_#R�?LM�
�Ó�CD

��¬��ºcg��q�958B�$ÍKuP���Ó~1��#ü,-��Ì�9R�
�ÓÈêê���958B�#���M�3���Æ�º#Z�#üÊ

��¬�I�_0�K�UVWX��2�©�y��½d5��t�Ù�ï�����8R�?�
����¤� KuP��L~� ��K�0� ��K��E�?Iy�È����6Z����Z��ð�Ê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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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45��67�!���+�),
 ○ �2�!"��tu��"���2{�%��L��Q��w��2�<��������2

{�%��uo�����Q��
   - m·n��2p�����=�w�mT·n����3�0��2��Q
   - m·n�%��uo�����Q�w�m·H�����3�0��2�Q
   - m·H�%��2{���Qo�����Q��'�KLT�%��3}���0��Q
   - m·n�s�m·H%��u�Q�������!�<�=����r�
 ○  ¡, ��C���·��m¢��d�2��!"����C�s�L£"d%�qr�s�o

�S��¤������Q�¥��'�KL%�����3}�¦(�{��Q���
 ○ <{·Tp�§¨��=����"©ª«
   - 'MN��K¬,u�2�><®¯u��53�(�2"©�ª«%�dv)}�°�
   - m·n��<{·Tp�§¨p��dm�
    · r±<�=��²z��r±��³L�s�r±� �́<{·Tp(Kµ, ¶�µ, <�·���)%�

�¸�0L¹�q3��, 

    · <{·Tp%���·�¹�'/6bc�s�m6�«�®I=��r��, oº�"©�d�
»¼½�<{3��0L¹�J¾·q3

   - "©��d}�#$��<{·Tp �́'�=���z��<{%��¸0L¹�iT=��q3
□ 8&�3
《)��9:;》

 ○ �2�!"=���2EF=�¿À�uLmÁ9Â��=����Ã�·Xr
 ○ �Cxy,l��!�=w�Ä·Åp¹���ÆÇ��H���Åp¹�È�É�Q��'

2<�45w�È��!��ÆÊ¬Ë, mpÌ9��²z, È�Í�s�È�9k��H
 ○ �2EF=��To�ÎHÇ�3·Ï���%����¥�Ð=�ÑÒ�/�
   - �¯?��Q�, �Ó�, �ÔL�, Õ�Ö��, º×���-L���%�qr��
 ○ ��=�rz����C����<{·Tp¹�����Ø��×��HÇ��¸
 ○ Q;.����c, ��c��S�{|=�%�0�Tp¹�×�É���ÙHÇ�Út
 ○ �2p�ª«��r�©%Û�s�>=��kÜ�s�'MN��K¬�,u�2�>�

<®¯u��}�°���, �2"©o�Ý�H����»��ÞHÇ��¤±ß��à�
q3����2p�ª«�áâ

《<8=>?�@�A �:;》

 ○ �2�«=������"���<",�§ã�Út�s��H
 ○ �"�z��⑤%��"�z.{¹�ä��0�EF

� 농협중앙회(일선조합), 축산단체

�5��������������6
��¬���Ù�Ç�'��q�cg�K���'��2�ßò�9���ré\ý��2�'�

�2�%&��#Å,-�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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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D(E #F,�@) !�DG:;》

 ○ �2�!"=���0���C��o��<�Ã��s�Q;�H��m
 ○ �Cxy%�å�·mp, ��C����s�o�, <{·Tp%����9k, æ����

>����9k��=����<��H��m
   * 청보리 등 사료작물 재배시 퇴·액비를 사용토록 유도

������9-01

� 농림축산식품부

��¬�I���'���Ù�ÇR�K�~�Ì����È¯tÊ

� 시·도(시·군)

��¬�I��g�\c�%&R�ST�I�_ý�K�~�Ì�È¯tÊ²�I�_0�K�UV��
�R�ST�K�~�N$

� 농협중앙회(일선조합), 축산단체

�5��������������6
��¬�È�q�cÊ�2/�ý5��q,-���Ù�ÇR�\MÌ��*D�'�\MN$
��¬�È��Ù�ÇÊ�2/�y�K�¿]� �¼�Ô�^����8R�?�,�²�\M

Ì��*D�'�\M�N$�

����:8;<01�=�>?@���ABCDE

� 농림축산식품부

��¬�K�UV%&R�ST�X�,��K�3�UVôg��-8;�K OP�WN�
�R�r,-�;ù

��¬�K�UV�'�\MN$���K OP�;ùu�
����¤�;ù�ré�'�u��¾�I�_��È�ý�¯î�3éÊ²���¯Ç3é
����¤�;ù©�¾����8²�I������4�;ù
��¬�;ù°Õ
����¤�K�ré\����'�û8K��°Õý�K�~�X��N$-8;�K OPWN���
����¤�K�UVWX�¾�K�%&�r~�UVWX��



- 943 -

� 시·도(시·군), 농협중앙회(일선조합), 축산단체

��¬�K�%&R����K�UV��,g��#I5��l;ùÈ©��¯Ç�3éÊ,�²�
K�~�N$WX0�Z[\]^�78,-�?O

����¤���\M3��1�5�K1ô��D�Ã���²�K]6Ë��¿�'��ÌWX���
����¤�K]6Ë��¿� �¯ît�34�'�#��KuP���L� �±ît�34R�

K�~�N$�'�WX����?�
��¬�I�_R�g�K�VÏ�^�#I���,��¼�Ô�^�3\�OR���²�K�~�

N$È2t��*���I��^��)����8R�CDÊ
��¬�K�]]I�B���®CR�ST��q,�²��qR�*��Z[��È\8�/�ÍbÊ

�̂�~,�Ã�,-a�b��OYZ[��9�>g��ÀRg�\MÇ#�»g�àN$�n
P

��¬�K�ré\9�?LM�8L@��à½#,ë�²�8�3��3¨>3�K���UV,��
Dg���K�ÕX�{
3�·�G�������À�?LM�Ç#�»g�K�Ò����L�

��¬�?LÈ3\ÊM�8�#Ó²�=>
�4�R�S��X�L��à3$�I���K�R��
���'�?LÈ3\ÊM�Ç#�L�� ����8R�?�

     * 사업 상자가 유통·공 한 조사료(볏짚 포함)에서 안 성문제 발생시 행정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향후 2년간 지원 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I��R�g��¯Ç�3é�3Ù��R�r��;ù�WIÈ��Ù�Ç��LÊ
     * 시·도(시·군·구)에서는 보조지원 받은 경 체에 한 상호명 등 련 정보를 농 에 

통지하고, 농 은 보조지원받은 경 체가 융자를 받으려 할 경우 해당 시·도

(시·군·구)에 통보하고 해당 시·도에서는 경고조치

��¬�ÈKuP���L~Ê�K]6Ë1d5��Ì��?P^���1d5�#�,g��
À�É�qç>�Mßº*üKR��ë�K�Ò�²����M�Ç#�'�o�!��
���Ù��L�

����¤��Ì�99�pq��K]6Ë��31,�5�%+���q�99�%+��3$
,��Dg��À�ê¿����qK���ré�'�#�LK]��BÌ�I���

����¤�K�ré\5���Æ��ºcg�K�%&�R�ST�K���UV,��K�~�
N$4��Z[��^�78,-�?O

��¬�È�%�l~Ê�LK]��Ì	X3��%�l~ �̂��Ý0��?G�tý��3¨>3�
 �,ë�²��Ì,��Dg��À�K�ré\58B�K̈ �����'��ÌÕs�8-�OP

����¤��Ó�'�K OPrlÈ���±���ºcý�OP�
Ê��6
�~�,�²���
¯Ç3é�OPWN�LK

      * 조사료 재배의지가 없는 등 사업목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비 회수 방안 등 강구 조치

��¬�È9��¨�IÄÊ�I��ÈI�_Êg���±Ç�3é��oý��4q�LK]�'�8
¥\���?�31%&����3$-8�'��]K1WX�������;ù,�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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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8L@����à½#þ��À�\MÇ#���L�
����¤�I��ÈI�_Êg�9�IÄÈCQÊ�K�ré\���4q�LK]��{K1~Ø�

½#-8;�LK]¨�AB�K�ré\��#�LK]�K1-8;��LIÄ��
31������L-8�;ù,-�c3$I�\MÇ#���L�

      * 시·군은 <서식 8, 9> 를 작성·비치

��¬����K OP�'�\MN$��R�O��K°0�É?LM�OPR�O���K²�
É���q��/a���K�OP���Q�KR�S�

��¬�?LMÈ3\MÊd5�Ò����q��K OP�"
재 산 명

사후 리기간 처분제한

기  
비       고

부터 까지

◦  지
 - 조성 보완 보조 교부일 5년 지 용 ◦지진, 산사태 등 천재·지변  

사업자의 질병  사망, 업 
·폐업 등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유지 · 리가 어려울 
경우 시장·군수가 농림축산
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
규정 제61조 용 처리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보조 교부일 5년 양도

◦가공·유통시설 보조 교부일 시설·건축물 10년
기계장비 5년

담보·양도

��¬�?��
����¤�I�_0�B��¯�¯ÚC��6
�OP,�²����8R��\]*�I�
W��

�`�Ã��G�
보고 사항 보고기한 보고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결산 보고
  (기계·장비 등 세부사업별 물량  사업비에 한 
계획 비 실 )

 * <서식 1>, <서식 2>, <서식 3>

사업 다음연도 1월 시·도, 농 앙회

      * ① 년도 사업추진실  보고시 보조사업의 경우『보조 의 산 리에 한
법률』  계규정 등에 의하여 보조 을 집행하고 그 정산결과를 함께 보고.

        ② 사업추진실  보고시 본사업과 이월사업을 별도 보고

Ⅳ. 2016 년도 사업신 청  수 요 조 사  기타 사항

  ※ 사업내용, 지원조건  단가 등은 변경될 수 있음

�����F� G���5�C�
��¬�±Ú¯÷!��LK]pq�©�ªK��j-Aã\g����qK�I$���R�

���CD�È����Ê;�K�%&�^�CD�OR��`È¶¯��¯�±ÚÊ
����¤�CD���`�O�¾�I��ÈI�_Ê��q�(��»g���Ù�ÇÈu�LE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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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01234$5�6�0�7�89, :;�<������=>$?�9@�AB$
 ◦ /0CD���EF/�GH�/012I���JK�#�$
<�����·������������>

 ◦ ��·����<������LM��N-���8���$�O
 ◦ PQR12O�34�6�0�=>�12O
 ◦ �������ST��KUVG�W.��$��#���$�O
 ◦ KUXY·ZY, 12L[�<��0\]^��_`2-�ab���$�O
<��·����� !��>

 ◦ c�&�<�de�f���$6?���·-.��B8�13/��<^?�gh�<�XO]
i�jk\]�l#�Dm-�"#���$�O

 ◦ ����;�S�Jn����·Ko��$��#���$�O
 ◦ PQR12O�34�6�0�=>�0O
<���">

 ◦ ()���p·qT��./�(12O�<��r) 9@��6
 ◦ s�S-�"#�t·u?��0=>$��9=

��¬�I�_R�g�I��^��)�¶¯÷!��K�CD�#*LK�Ô�^����8R��`
È¹¯��±tyÊ

��¬����8R�g�I��ý�K�#*^��³5�±Ú¯÷!��#q*�=��6

,-��&��8R��`

�����F� G���*+���������,-HI
��¬�K�CD���`�O�¾�I�_�»g�u�LE
��¬�CDré�'���41�¾�±Ú¯�!����ré��<×
��¬�CD�'����o�¾�K�j-�Aã\g�����Ý�\�,g�K�R�r,-�

���qK�I$��R����K�CD�È����Ê;�K�%&�^�CD
�OR��`È¶¯÷�¯�±Úï�Ê

����¤�I�_R�g�K�Aã\��K�%&��X�-8²��Î9���X
�-8�
���ù�²�����Ç^�ë��À����Ô�²�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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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0 사료 산업종 합 지원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 과 입니다.

담 당기 담 당과 담 당자 화 번 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 과
사무  김상
주무  정순일

044-201-2342
044-201-2343

농 앙회 사료
  장 김종민

차  장 윤 복
02-2080-6681
02-2080-6683

한국사료 회 기획
이  사 홍순찬
과  장 이용희

02-581-5721
02-581-5722

한국단미사료 회 기획
업무

  장 권 무
  장 차근환

02-585-2223
02-585-2224

 * 사료제조시설자  담당기  : 각 시․도(축산담당과)

Ⅰ. 사업개 요

 1. 목   

  ○ 국제 사료곡물 가격, 해상운임, 환율 변동 등 여건변화에 따른 사료제조업체의 

능동 인 처를 도모하여 사료수   가격 안정과 사료품질 향상에 기여

  ○ BSE(소해면상뇌증) 방 등을 하여 사료 제조라인을 구분하거나 시설을 개

보수 하고자 하는 사료제조업체에 시설자 을 지원함으로써 생 이고 

안 한 축산물 생산을 한 기반 구축

 2. 근 거 법 령

  ○ 사료 리법 제3조

 3 .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단  : 백만원)

구    분 2012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5년 이후

합  계 349,313 97,143 101,806 100,914 101,714

보  조 - - 786 200 1,000

융  자 346,471 95,000 99,214 99,000 99,000

지방비 - - - - -

자부담 2,842 2,143 1,806 1,71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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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1. 사업 상 자

  ○ 사료 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보조  배합사료 사료제조업 등록업체

 2. 지원 자 격   요 건

  ○ 사료원료구매자  : 원료구매자 을 운용하는 사료제조업등록업체

      * 사료제조업 미등록자 는 남은음식물사료 제조업체는 지원 상에서 제외

  ○ 사료제조시설자  : BSE 등 가축질병 방을 한 사료제조라인 구분 등 

시설 개보수를 희망하는 사료제조업등록업체

      * 사료제조업 미등록자 는 남은음식물사료 제조업체는 지원 상에서 제외

 3 . 지원 상

  ○ 사료제조업 등록업체 

    - 사료원료구매자  : 단미․보조  배합사료 원료 구입비

    - 사료제조시설자  : 사료제조를 한 건물, 기계․장비  시설비 등

 4. 지원 자 의  사용 용 도

  ○ 사료원료구매자  : 단미․보조  배합사료 원료  국내 조사료 구입 자

      * 사료원료구매자 은 사료원료의 구매 용도로만 사용․ 리하여야 함

  ○ 사료제조시설자  : 제조시설 개보수 자

      * 부지구입비는 사업비 지원 상(정부지원  자부담)에서 제외

 5. 지원 형 태   사업의 무 량

  ○ 사료원료구매자  : 정부자 (융자) 100%, 2년거치 일시상환, 연 4%(생산자단체 3%)

  ○ 사료 제 조 시설 자  : 정부자 (융자) 70%, 자부담 30%, 3년거치 7년 상환, 

연  4%(생산자 단 체  3%)

 6 . 지원 한 도액  기   범

  ○ 사업신청자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산의 범  내에서 지원

    - 사료원료구매자 의 경우 연간 사료원료구매에 소요되는 운 자  규모를 

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1. 사업신 청 단 계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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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주 기 (시․도  사료 련 

단체)에 시달(1월)

    - 사업추진계획에는 사료산업종합지원자 의 업체별 지원평가서식(지원신청업체

의 사료품질, 생안 리 등에 한 평가기 )을 포함하여 시달

    - 사업주 은 사료제조시설자 은 사업장 소재지 할 시․도, 사료원료구매

자 은 사료 련단체에서 주

      * 사료 련단체 : 농 앙회(사료 ), (사)한국사료 회, (사)한국단미사료 회

 주 기 ( 시· 도  사료 련  단 체 )

  ○ 주 기 에서는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을 희망하는 단미․보조  배합사료 

제조업체에 하여 사업신청서와 지원평가서등을 제출토록 조치(1월까지)

 신 청 자 ( 사료 제 조 업등 록 업체 )

  ○ 신청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의 별지 사업신청서  다음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지원평가서 련 증빙서류를 제출(1월까지)

      * 원료구매자 과 제조시설자 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복서류는 통합 제출 가능

    - 사료원료구매자 의 경우 사업자 황( 표자 인 사항 등), 사업계획(시설

황, 사료원료 구매계획  신청액 산출근기 자료, 생산능력, 원료확보 방법, 

사료제조 방법, 사업효과  운 수지 분석, 신용도평가결과, 담보능력 

등),공동구매 계약 련 자료(해당업체에 한함)

      * 사업신청자가 농업․농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리 

3% 용)에 해당될 경우 련 증빙서류를 사업신청서에 첨부

    - 사료제조시설자 의 경우 사업자 황( 표자 인 사항 등), 사업계획(시설내용, 

사업비조달  투자계획, 생산능력, 사료제조 방법, 사업효과  운 수지 

분석, 신용도평가결과, 담보능력 등), 부지확보 여부(자기소유의 경우 등기

부등본, 임 차계약서 사본 등)

      * 사업신청자가 농업․농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 리 3% 용)에 해당될 경우 련 증빙서류를 사업신청서에 첨부

2. 사업자  선정 단 계

 주 기 ( 시· 도  사료 련  단 체 )

  ○ 주 기 에서는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사업추진 가능성, 사업의 

효율성, 사료가격 안정을 한 사업비 운용계획 등에 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격자에 하여 지원평가서의 평가결과를 첨부하여 사업 상자를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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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 등 련서류는 주 기 에서 보 )(2월까지)

    * 원료구매자 과 제조시설자 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복서류는 통합 제출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주 기 이 추천한 사업 상자의 지원평가 결과 등을 종합

으로 검토하여 사업자를 확정․통지(3월까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자 선정시 다음 사항에 해 우 할 수 있음

     ․사료원료구매자 의 경우 사료공장 HACC 용  계획 인 공장, BSE 

등 가축질병 방을 한 제조라인 분리가 되어 있는 공장, 사료가격 안

정에 기여한 업체 등

     ․사료제조시설자 의 경우 BSE 등 가축질병 방을 한 시설 개보수 계

획을 수립한 자, 자부담액( 는 비율)을 확보 는 계획한 자, 사료원료의 

공동구매 계약을 체결  사료원료 공개경쟁 입찰 구매 실 이 높은 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자 선정결과 지원 상에서 제외된 신청자에 해 지원

제외 사유를 명시하여 시·도에 통지

 3 . 세 부 계 획 수 립   시행 단 계

 사업자 ( 사료 제 조 업등 록 업체 )

  ○ 선정된 사업자는 세부사업계획을 사업주 기 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주 기 에 변경에 한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사업계획의 이행 상황(자 집행 실 , 원료구매실  등)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해당 주 기 에 보고(별지 1, 별지2 서식)

 주 기 ( 시· 도  사료 련  단 체 )

  ○ 주 기 은 사업자의 월별 지원계획(지원액, 출취 기  등) 등을 농림축산

식품부에 보고

    - 사업자를 변경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실 을 주기 으로 확인․ 검하여 사업의 포기 등 발생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주 기 은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한 이행 상황(업체별 자 집행 

실 , 원료구매실  등)을 사업완료 후 익월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별지1, 별지2 서식)

 4. 자 배 정 단 계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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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는 주 기 을 통해 보고받은 월별 지원계획에 따라 자 배정을 실시

    - 자 배정 내역은 해당 주 기 에 통지

 주 기 ( 시· 도  사료 련  단 체 )

  ○ 주 기 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자 배정 내역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

 사업자 ( 사료 제 조 업등 록 업체 )

  ○ 사업자는 출취 기 에 자  출실행을 한 담보 등을 확인한 후 자  

출 신청  실행

 5. 이 행 검단 계

 《사후 리 》

 주 기 ( 시· 도  사료 련  단 체 )

   ○ 시․도  사료 련단체는 사업자에 한 지원에 따른 효과(사료 품질․안

성 향상 는 사료가격 안정)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수시 장 검  

지도․감독 실시

    - 건설․장비  시설 등 추진상황을 주기 으로 검하여 부진사유 등을 악

하고 이에 한 해소방안 강구 등 극 조치

    - 특히, 사업신청시 제출한 “사료가격 안정을 한 사업비 운용계획”의 이

행 상황을 주기 으로 확인하고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리

   ○ 사업계획서 승인내용과 일치하도록 세부사업을 추진하 는지 등 확인

   ○ 자 지원시 사업담당자는 기성고 확인후 자 집행 통보

   ○ 사업계획서 제출  승인된 자부담의 집행 여부 확인 철

   ○ 자 집행 수증 등 련 증빙자료 비치․ 리

 사업자 ( 사료 제 조 업등 록 업체 )

  ○ 장비 등 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건축공사 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자가 시공은 인정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의 계약

을 통해 사업 추진

  ○ 사업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해 시공업체 선정  계약체결시에는 

시․도(시․군․구) 계 이 입회하도록 하고, 계약청약일자  낙찰자 공개

  ○ 건축, 토목, 기계, 기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입찰할 경우에는 시․도(시․군․구)

계 을 입회하도록 하고, 선정도 업체와 액을 공개하고 시․도(시․군․구) 

계 이 공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

 《제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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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기 ( 시· 도  사료 련  단 체 )

   ○ 사업자가 제출한 추진일정에 따라 자 집행을 하지 않을 경우, 사 에 지연

사유와 변경코자하는 계획을 제출받아 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추진일정을 경과한 경우에는 사업을 포기한 것

으로 간주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자가 지원자 을 목 로 사용하지 않거나, 지원목 의 달성이 어려울 것

으로 단될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출기 에 통보하여 출  

회수 등 조치

 6 . 성 과 측 정 단 계

  ○ 차기 사업 상자 추천 이 까지 사업자별로 제출한 “사료가격 안정을 한 

사업비 운용계획”에 한 이행성과를 평가

    - 평가기  : 사업주 기 (시․도  사료 련 단체)

    - 평가내용 : 사업비 운용계획에 따른 이행실 을 제출받고, 이를 확인하여 

평가 상 사업자별로 실 을 자체 기 에 따라 평가 실시

 7 . 사업평가   환 류 단 계

 《사업평가 》

  ○ 성과측정단계에서의 사업주 기 별 평가 결과로 체

 《사업성 과 에  따 른  환 류 》

  ○ 사업평가 결과 우수한 사업자에 하여는 차기 사업자 선정시 우 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자에 하여는 차기 사업자 선정시 배제 는 사업비 지원액의 

감액 등 조치

Ⅳ. 2016 년도 사업신 청  수 요 조 사  기타 사항

 1. 2016 년도 사업수 요 조 사

  ○ 2016년도 사료산업종합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하는 사료제조업 등록자는 사업

계획(사업비 포함) 등 수요를 해당 주 기 (시․도  사료 련단체)에 제출

('15.2월까지)

  ○ 주 기 은 사업참여희망자가 제출한 2016년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필요한 사업수요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15.3월 순)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주 기 이 제출한 사업수요를 기 로 2016년도 

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15.4월)

 2. 2016 년도 사업신 청   지원 상 자  선정 안 내

  ○ 2015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용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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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가 축분 뇨 처 리 시설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축산  입니다.

담 당기 담 당과 담 당자 화 번 호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축산

  장 송태복

사무  이용진

주무  천행수

044-201-2811

044-201-2375

044-201-2376

Ⅰ. 사업개 요

 1. 목   

  ○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 지원으로 가축분뇨를 퇴비·액비‧에 지 등으로 

자원화 하여 자연순환 농업을 활성화시키고, 정처리를 통한 수질․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

 2. 근 거 법 령

  ○ 축산법 제3조, 가축분뇨의 리  이용에 한 법률 제3조, 농어 발 특별

조치법 제5조, 보조  리에 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29조

 3 .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단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114,660 140,814 153,368 134,436 140,436

국  고 42,244 46,629 45,417 42,708 45,708

융  자 27,075 38,645 51,521 44,968 46,468

지방비 38,841 44,770 45,660 38,990 39,990

자부담 6,500 10,770 10,770 7,770 8,270

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1. 사업 상 자

  ○ 개별시설(퇴액비화  정화시설) : 축산농가,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

(소․돼지․닭), 농업법인, 지역 농‧축

    * 정화 개보수시설은 「가축분뇨의 리  이용에 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 에 합하도록 개보수가 필요한 농가에 한함(신규농가 제외)

    * 악취 감방지시설은 농법인, 농업법인, 지역 농․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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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농업법 인 ( 농법 인 , 농업회 사법 인 ), 지역  농‧축 , 민 간 기업

(민간퇴비장, 사료업체, 축산계열사업자, 축산물 육가공  랜드업체 등)

    - 에 지 화  : 농업법인, 지역 농‧축 , 한국농어 공사,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 정착 구조개선 : 한 센 인  정 착 의  법 인 체 ( 농 조 합 법 인  등 ) , 축 산 농 가 , 

한빛복지 회, 지방자치단체

  ○ 액비 장조시설 : 문유통주체, 축산농가

    * 문유통주체 : 액비 수거·살포장비를 갖추고 살포 농경지 면 을 확보한 자로서 

액비 장조 등 시설 리 능력이 있다고 시장․군수가 지정한 자[농업법인, 지역 

농‧축 ,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경종농가 작목반, 조사료 생산·유통 경 체]

  ○ 액비유통센터, 액비살포비 : 문유통주체

  ○ 액비성분분석기, 부숙도 정기 : 시‧군 농업기술센터, 공동자원화시설 운  조직체

 2. 지원 자 격   요 건

  ○ 개별시설(퇴액비화  정화시설)

    - 가축분뇨법 제11조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축산농가,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소‧돼지‧닭), 농업법인, 지역 농‧축

    - 정화개보수 : ‘13.1.1일 이  정화방류시설을 운 인자 다만, 악취 감

(액비순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외

    - 악취 감․방지(미생물 생산)시설 : 악취 감용(축분장 살포용) 미생물을 

생산하여 축산농가에 공 할 수 있는 자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군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퇴‧액비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운 계획을 구체 으로 제시한 자

    - 퇴․액비화(소규모) : 양돈 5호이상 돈분을 1일 30톤이상 수거하여 퇴액비화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구체 으로 제시한 문유통주체

    - 에 지 화  :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도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70% 이상) 등을 활용하여 에 지 

생산‧이용  퇴‧액비화 계획이 구체 으로 제시한 자

     ※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국내 : 농업농  자발  온실가스 감축사업, 국외 :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의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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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착 구조개선

    - 국 한센인 정착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산농가․법인체 등

  ○ 액비 장조

    - 문 유 통 주 체  : 시장·군수가 구성·운 하는 유통 의체에 참여하고, 시비

처방서를 발 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조직

    - 축산농가  : 액 비 화 시설 을  갖 추 고  있 거 나  액 비 장 조 를  이 용 하 여  액 비 화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농가로써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등을 확보하고, 

시비처방을 발 받아 액비를 살포하고자 하는 농가, 액비 장조 리를 

문 유 통 주 체 와  탁 계 약 을  체 결 한  농가 (이  경 우  문 유 통 주 체 는  액 비

장조별 리번호를 부여하고 농가별 시비처방을 받아야 함)

     ※ 액비 장조시설 설치시 악취제거, 병원균 사멸 등을 해 고온 호기성 처리 

방법으로 유도하고, 이 경우 우선 지원

  ○ 액비유통센터

    - 액비살포를 한 농경지 등을 200ha이상 확보(조사료 생산 농경지 50ha 

이상 포함)하고, 경종․축산농가간 액비살포 계약체결 등 사업계획을 명확

하게 수립하여 액비를 살포하고 있으며, Agrix ‘가축분뇨 자원화 리’ 시스템을 

운 할 수 있는 조직(사후 리 기간내 입력 의무)

    ․ 액비화시설을 갖춘 농가와 계약을 체결하여 액비를 수거하여 살포코자 하거나 

액비유통센터에서 액비화시설을 갖추고 농가로부터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액비를 생산하여 살포하고자 하는 조직

     ※ 사업주 기 은 액비유통센터에서 정부지원 는 액비살포비를 지원받는  

가축분뇨  액비 수거·운반·살포차량에는 실명스티커(유통센터명, 화번호, 

소유주 등) 부착 의무화

  ○ 액비살포비

    - 시장·군수가 구성·운 하는 액비유통 의체에 참여하고, 액비에 한 성분분석과 

부숙도 측정을 포함한 시비처방서를 발 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는 

문유통주체

  ○ 성분분석기  부숙도 정기

    - 액비성분 분석  부숙도 측정, 시비처방서를 직  발 하는 시‧군 농업

기술센터, 공동자원화시설 운  조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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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비살포, 시비처방  부숙 정 련 기본방향>

○ 액비를 생산하여 농경지에 살포하고자 하는 자( 문유통주제)는 연간 액비생산  

살포계획을 수립하여 1월말까지 시군에 제출

  - 동 계획에는 액비생산량, 성분분석결과, 농경지 확보 황, 계 별 재배작물, 운반

차량  살포장비, 인력 등 운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가축분뇨 액비를 생산·유통·살포하고자 하는 문유통주체 는 개별 축산농가는 

액비의 성분분석  부숙도 정 등 시비처방서를 발 (동일 필지에 연 1회) 받음

  - 문유통주체가 개별축산농가에서 생산된 액비를 수거하여 살포하는 경우 축산

농가단 로 시비처방을 받아야 함(단, 농가별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공동으로 

직  액비를 생산하는 경우 외)

○ 액비살포비는 액비에 한 성분분석  부숙도측정 등 시비처방서를 발 받고 

Agrix "가축분뇨 자원화 리“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사업주 기 은 보조사업자가 액비를 살포하고자 하는 경우, 시비처방서를 발

받아 살포하도록 지도하고, 필요시 가축분뇨발효 진제제 사용을 권장

※ 가축분뇨 액비에 한 이용  리지침 별도 통지

  ○  공통 용사항

    - 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 상자로 선정할 경우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 제91조에 따라 [별표5]의 농업법인 지원조건  

사후 리기 을 수(총출자 이 1억원 이상인 법인, 자본 이 사업비의 

자부담  이상 확보된 법인, 법인설립 후 운 실 이 1년 이상인 법인 등)

    - ｢농업경 체 육성  지원에 한 법률｣ 제4조  제8조 규정에 따라 농업

경 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 체는 ‘15년도 사업 상자 선정에서 제외

    -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 상자  양돈농가는 ‘지자체 액비유통 의체’에 

의무 참여해야하며, 의체 의무 이행사항 미이행시 교부결정 취소

    - 가축분뇨법 제17조 제3항  제39조에 따라 리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 상자 선정시 제외

      * 가축분뇨처리시설 리일지(별지 제11호서식), 퇴비  액비 리 장(별지 제12호서식), 

가축분뇨 등 리 장(별지 제22호서식)

 3 . 지원 상   자 의  용 도

  ○ 개별시설 :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구입비

    - 퇴․액비화시설 : 퇴비화시설(건조식․통풍식․교반식 등), 액비화시설, 퇴비사, 

건조장, 젖소운동장의 가축분뇨배수로, 액비화 처리시설, 가축분뇨 공동

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 액비화시설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 설계도에 하는 호기성 액비화시설을 갖추는 조건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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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화시설 : 가축분뇨법 제13조의 방류수수질기 (‘19년)을 수할 수 있는 시설

    - 에 지화시설(축분 성형건조에 의한 고체연료화 는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등 에 지 생산‧이용 계획이 수립된 자)

    - 부 기계․장비 : 왕겨분쇄기․왕겨팽연화장비, 분뇨운반탱크(암롤박스), 축분

발효기계․장비, 축분이송스크류, 고액분리기, 퇴비․액비살포장비(단, 트랙터, 

경운기는 지원 상에서 제외), 악취제거장비, 정화방류수 탈색장치, 바큠카, 

암롤카, 축분‧액비운반차량, 스키드로더, 축분퇴비포장기, 축분처리시설 부

착용 산 력계(계량기)

     * 왕겨분쇄기․왕겨팽연화장비는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농가로서 트랙터 등 장비를 

가동할 수 있는 동력을 보유하고, 왕겨의 조달이 용이한 상자에 지원

 ※ 개별 축산농가 지원 제외 시설․장비 : 바큠카, 암롤카, 축분‧액비운반차량, 

스키드로더(단, 업농 이상 지원가능)*, 축분퇴비포장기, 공동퇴비장,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스키드로더 구입기종은 량 2톤 미만의 장비를 선택하도록 권장. 단, 사업자가 

희망할 경우 2톤 이상도 지원이 가능하나,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사업자 부담

  ․ 트랙터 부착용 스키드로더는 반드시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상자에 한하여 지원

   * 업농기  : 한우․육우․젖소 50두 이상, 양돈 1,000두 이상, 양계 30,000수 이상, 오리 5,000수 이상

    - 정화개보수 : ‘19년 방류수 수질기지 에 합하도록 기존 설치․운 시설의 

개보수  악취 감(액비순환)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설․기계 등 구입․

설치비(방류유량계( 자식), 력량계 의무설치)

     * 세부 실시요령(방역 리과-7143(‘14.8.21) 참고

    - 악취 감(미생물)시설 : 축분장 살포용 미생물 생산에 필요한 멸균 배양 

 보  시설 등

    - 가축분뇨처리 시설 첨단화  네트워크(분뇨발생량  이동 리 체계 등) 구축에 

소요되는 시설․기계․장비 등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가축분뇨 퇴비․액비 등 자원화를 심으로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 퇴‧액비화(소규모) : 퇴․액비화(소규모) : 가축분뇨 퇴비․액비 등 자원화를 

심으로 1일 30톤 이상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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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 지화  :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 등을 활용하여 에 지를 생산한 후 

퇴‧액비 등으로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장비

    - 개보수 : 퇴액비 시설․기계․장비, 악취방지시설, 력계량기, 기소화조 

 가스포집장치, 열병합발 기 등

     ※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에 필요한 등록, 모니터링  유량계 설치 등에 소요

되는 제반비용 포함

  ○ 정착 구조개선 : 한센인 정착 에서 가축분뇨처리를 하여 필요한 의 

개별시설에 해당하는 구입비

  ○ 액비 장조시설 : 고정식 는 이동식 액비 장조(규격은 농가가 자율 으로 선정) 

 폭기시설(펌 식 교반시설 등), 산 력량계(계량기) 구입비

    - 고정식 액비 장조(200톤 이상 등) 여러 개를 지원할 경우 2단 이상으로 

설치(1단계 → 2단계 → 3단계 등)하도록 권장

    - 규모(200톤 이상) 이동식 액비 장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은 사업

상자와 내에서 5년 이상 사용계약을 반드시 체결(다만, 지방비를 시‧도

에서 액 부담하는 경우 외)

    - 소규모(10톤 내외 규모) 이동식 액비 장조는 액비유통센터에 한하여 지원

할 수 있으며, 시설채소 등에 액비를 상시 살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종농가와 액비유통센터간에 액비공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액비유통

센터에서는 장조에 리번호를 부여하여 직  리해야 함(  : 200톤 

기  1기당 사업비 17백만원 이내에서 소규모 장조 다수 지원)

  ○ 액비유통센터 : 바큠카, 액비살포차량(트랙터 포함), 액비살포기, 암롤박스 등 

액비의 수거․운반․살포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지원

  ○ 액비살포비 : 액비의 성분분석  부숙도측정 등을 포함한 시비처방서를 

발 받아 액비를 살포한 면 에 따라 살포비 지원

  ○ 액비성분분석기 : 액비성분분석기 구입비용 지원

  ○ 액비부숙도 정기 : 액비부숙도 정기 구입비용 지원

 4. 지원 형 태 ( 조 건 )   사업 의 무 량

  ○ 재원 : 축산발 기

  ○ 지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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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지원 한 도액  기   범

  ○ 사업비 산정기

    - 개 별 시설 , 정 착 구 조 개 선은  다 음  축종 별  축사 ㎡ 단  면 당 사업비 에 

의거 산출‧ 용. 단, 무허가축사*는 지원 상에서 제외하나, 사업완료 후 

허가축사로 등록하겠다는 조건부로 지원 가능

     * 축사내 일부 무허가축사(시설)가 있어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단  : 천원/㎡)

축 종 돼  지 한 ․ 육 우 젖  소
닭

평 사 이 지

단 가 148 60 70 42 68

   ※ ① 축사면 은 ｢건축법｣에 따른 허가 는 신고된 축사면 기 ( 리사, 창고면  제외)

       - 단, ‘개’는 ｢건축법｣에 의한 신고된 축사면 이 없는 경우 ｢가축분뇨의 리  

이용에 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 면  기

      ② 소‧말 운동장의 비가림시설은 축사면 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리‧산양(염소)‧

개 는  닭 평사, 말․사슴은 한우기 , 메추리는 닭 기 으로 각각 지원

      ③ 사업비가 축종별 축사 ㎡단 면 당 단가를 과하는 경우 사업자 자부담

      ④ 의 축종별 사업비단가 보다 실제 공사단가가 낮을 경우 시공단가를 용

      ⑤ 2009.12월말 이 에 설치한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보완을 한 지원은 축종별 

사업비 단가의 50% 범  내에서 노후 시설․기계설비 교체의 실소요액을 산출

하여 용(창고형 건물은 제외)

      ⑥ 한센인 정착 내 공동시설의 경우 사업비 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 시․도가 

확인한 정착 내 축산 농가  시설운용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실제 이용 농가의 

축사면 을 기 으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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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무창돈사( 는 무창계사)의 경우 사육 도를 감안하여 사업비 단가의 40%를 

가산하여 용가능하고 닭 이지의 단가는 4단을 기 으로 한 것으로 4단보다 

많거나 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비례 으로 가감 산출하여 용

      ⑧ 가 축분 뇨 의  처 리 시설 ·장 비  지원 은  농가 별  지원 한 도(축사 ㎡  단 면 당 

사업비 기 ) 과시 축사 ㎡ 단 면 당 사업비 용기  내에서 1회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

  ○ 사업비 지원 한도액(개소당 기 )
(단  : 백만원/개소)

구 분 돼  지 한  우 젖  소
닭

평사 이 지

․개별시설
개 별 농 가 500 200 200
법인 체 등 2,000 800 1,000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3,000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액비화 50%이상 처리)

 - 퇴·액비화(소규모)
1,500

(1일 30톤이상 처리하되, 액비화 50%이상 처리) 

 - 에 지화 7,000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가축분뇨 70%이상 처리)

․정착 구조개선 개별시설에 함

․액비 장조 17(200톤 규모기 , 폭기·교반 시설 포함)

․액비유통센터 200(최  지원시)

․액비살포비 200천원/ha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원(평가 결과 등 세부내용 별도 통지)]

․액비성분분석기 24

․액비부숙도 정기 30

   ※ ① 사업비에 설계비․공사감리비는 포함되나 부지구입비와 운 비는 포함되지 않음

      ② 사업 상 자 의  사업계 획 서상  사업비 와  상 기 개 소 당 사업비  한 도액 이  상 이 할 

경우 액이 작은 사업비를 지원 상 사업비로 산출하여 용

      ③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1일 처리 가능물량(퇴․액비화 70톤이상, 에 지화 70톤

이상)을 제시하되, 지원한도액 내에서 미생물배양실, 검사실, 액비성분분석기․부숙도

정기, 교육장  조경 등 부 시설 설치 가능(악취방지  소독시설 의무설치)

        - 퇴액비화시설은 액비화 50%이상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액비(원수 포함)를 

4개월(생산 1개월, 장 3개월)이상 장할 수 있는 공간 확보

        - 퇴․액비 운반차량  살포장비는 총사업비의 10% 이내에서 의무 구입(단, 

자원화시시설 2개소 설치시 여건에 따라 운반․살포장비 구입하고, 공동자

원화시설에 액비유통센터 신규 지원제외)

        - 퇴액비시설에 에 지시설 연계 설치시 40억원 범 내에서 기소화조, 

발 기 등 바이오가스시설  악취방지시설, 노후 시설․기계․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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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수 등을 지원하며, 1일 70톤이상 처리하되, 가축분뇨 70%이상 처리

      ④ 액 비 장 조  설 치 는  200톤  규 모 (폭 기·교 반 시설 , 산 력계  포 함 ) 1기당 

지원  기 으 로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은 장조 설치수량, 규격 등에 따라 조

정될 수 있으며, 농가 신청에 의거 사업주 기 이 결정할 수 있음(단, 공동

자원화시설(시설규모 95톤/일, 120일 기  미만)에 액비 장조 지원 제한, 다만 

공동자원화시설 동일 부지외에 설치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액비 장조 지원단가를 과하는 부분에 해서는 시·군 실정에 맞게 지방비로 추가 지원 가능

      ⑤ 지자체가 주 하는 익산왕궁지역, 4 강유역 수계의 수변구역지정 련 지역의 

개별시설은 개별시설 사업비 한도액을 용하지 않음

      ⑥ 액비유통센터는 기 지원 문유통주체(공동자원화시설)에 이 지원을 지하고, 

액비살포 실  등을 자원화조직체 평가하여 2억원 범  내에서 장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음.

  ○ 부  기계․장비의 지원 한도액

    - 가축분뇨 퇴·액비처리 장비 : 10백만원 이내(다만, 스키드로더  고액분리기는 

30백만원 이내)

    - 정화방류수탈색장치 : 30백만원 이내

    - 가축분뇨 운반·살포용 차량 : 80백만원(5톤), 100백만원(16톤)

    - 축분퇴비 포장기  왕겨 팽연화장비 : 30백만원

    ※ 고액분리기 등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의 가격은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 회 등에서 

제조업체별 제공한 가격  제품사양 정보를 기 으로 지원(책자는 별도 제공)

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1. 사업신 청 단 계

  농림축산식품부

  ○ 가 축분 뇨 처 리  련  사업추 진  방 향 , 사업물 량  사업 상 자  선정 기  등 

세부사업내용이 반 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12월말)

  시·도(시·군)

  ○ 사업주 기  : 시·도지사(시·군·구에 임 가능)

    - 단,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에 한 사업주 기 은 시․도지사

  ○ 시․도(시․군)에서는 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사업신청 공고 실시(1월 )

    - 주요 공고내용 : 목 ,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선정 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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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지역 우선 선정기

  ․ 지역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된 사업신청시 우선 선정

  ․ 사업장 부지를 확보하고, 지역 주민의 민원을 완 히 해소한 지역(인허가 완료)

  ․ 가축사육 집지역, 규모 축산농가가 많은 지역, 액비살포가 용이한 단  

농경지가 확보된 지역

  ․ 4 강 유역, 5  지류하천(미호천, 갑천, 경안천, 주천, 호강) 유역  

새만  등 간척지 유역 등

  ․ 사업 정부지가 기존 공동처리시설(공동자원화, 공공처리장) 부지내 는 

인근지역(  : 500m이내)

  ○ 시․군은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희망자를 취합하여 2월말까지 시‧도에 제출

    - 시‧군은 가축분뇨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퇴‧액비 이용 진 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고, 당해 계획 등을 고려하여 신청

  ○ 시․도는 시‧군의 사업계획  산요구서를 작성하여 3월말까지 농림축산

식품부에 신청

  ※ ‘15년 공동자원화사업(퇴․액비화, 에 지화)에 한 사업자 선정 등 사업추진 계획 별도 통지

  보조사업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1월말까지 시‧군에 신청

 2. 사업자  선정 단 계

  농림축산식품부

  ○ 공동자원화시설(퇴․액비화, 에 지) : 시․도 신청 → 농식품부 선정

    - 선정방식 : 축산환경자원화 의체 원  문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류․

장․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확정

    - 선정기  : (퇴액비화) 사업계 획 의  정 성 (사업추 진  략 , 부 지확보 , 민

원 해 결  등 ), 지자체장의 심도(사업추진 기본계획, 퇴․액비 

이용 진계획  유통 의체 구성 실  등) 등

                 (에 지화) 가축분뇨․농축부산물 등을 활용하여 자원순환형 에

지화 계획이 명확히 수립된 자원화조직을 선정

      * 평가항목 : 기본계획, 사업장 입지, 원료조달, 운 ․ 리계획, 퇴액비화  에 지 

이용계획, 공법의 정성 등

  ○ 시‧도별 산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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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상자 우선 선정기

  ․ 개별시설 : 시‧도(시‧군)는 환경친화축산농장․축산물 랜드 참여농가․한국낙

농육우 회에서 추진하는 깨끗한 목장가꾸기 운동 우수농장으로 선정된 농가, 

축사시설 화사업 지원 상 농가, 종돈장 종합 검 결과 우수 종돈장 우선 지원

  ․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보 특별 책지역 등 특정지역 내 농가에 우선 지원

(한강‧낙동강‧ 산강‧ 강의 4 강 유역과 새만  지역 등)

  ․ 액비 장조 : 1순
*( 문유통주체), 2순 ( 문유통주체와 장조 탁‧ 리 

계약을 체결한 농가), 3순 (액비살포 농경지를 확보하고 액비살포 능력이 있는 농가)

   * 자원화조직체 운 실태 평가결과, 우수 액비유통센터에 선정된 경우 우선 지원

  ․ 액비살포비 : 1순 *(가축분뇨 발효액 비료생산등록 조직체), 2순 (조사료 생

산과 연계된 공동자원화시설), 3순 (공동자원화시설) 등 조직체에 우선 지원

    - 시‧도의 사업계획  산 요구서를 검토‧조정한 후, 산이 확정되는 로 

시‧도별 산배정 계획을 시‧도에 통지

  시·도(시·군)

  ○ 시‧도 : 개별시설(법인체 등)‧정착 구조개선‧액비유통센터‧액비성분분석기‧

액비부숙도 정기

    - 사업 신청서 등을 종합 으로 검토하여 농림축산심의회를 통해서 우선 순 를 

정해 3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의 시‧도별 산배정 계획을 감안, 우선 순 에 따라 사업

상자를 확정하고, 시‧군별 산배정 계획을 12월말까지 시‧군에 통지

    ※ 시․도는 시․군별 산 배정시 내 년 산 집행실 , 도축장 운 , 조사료 

재배면 (퇴액비 활용)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 배정할 수 있음.

  ○ 시‧군‧구 : 개별시설(개별농가)‧액비 장조‧액비살포비

    - 사업 신청서 등을 종합 으로 검토하여 농림축산심의회를 통해서 우선 순

를 정하여 2월말까지 시‧도에 신청

    - 시‧도의 산배정 계획을 감안하여 우선 순 에 따라 사업 상자를 익년도 

1.15일까지 확정‧통지

 3 . 세 부 계 획 수 립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시‧군)를 통해 제출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세부사업계획서는 검토 

후 필요시 보완조치(사업지침 별도 수립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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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자원화시설(퇴․액비화) 설치시 유의사항

  ․ 사업비 정성 : 지자체의 평균 건설단가, 기계․장비 실 거래가격 등을 고려

하여 처리용량(내벽 기 )  시설규모(액비화 120일이상, 유효용량 85% 이하)

  ․ 시설설치 기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기 에 합한 시설 설치

  ․ 반입원료 : 퇴비․액비 등으로 자원화 할 가축분뇨의 반입비율을 미리 설정

하고, 액비․정화의 경우 축산농가에서 1차 고액분리 된 가축분뇨를 수거

  ․ 참여 상농가 : 기존 개별처리시설에서 우선 처리하고 잉여물량을 처리코자 

하는 농가 주로 우선 참여토록 하고, 3,000두 이상 규모 농가는 반입실태를 

감안하여 후순 로 참여

  ․ 장시설 확보 : 퇴비․액비 제조후 지역내 유통량(살포면 )을 감안한 장

시설 확보 등 과하는 물량에 한 처리방안 강구

  ․ 보조사업자는 참여농가, 시설 감가상각을 고려한 수거료, 농경지 확보방안 등이 

포함된 자체 운 규정을 마련하여 운

  시·도(시·군)

  ○ 사업주 기 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 

제26조제5항의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출신청 자료를 함께 받아 사업 상자

별 세부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도(시‧군)의 농축산식품심의회(가축분뇨 

문가를 반드시 참여)의 공개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 확정

    - 사업주 기 은 세부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해 필요한 경우, 국립축산

과학원‧농 앙회‧민간 문컨설 기  등의 조를 받을 것

     ‧ 단, 공동자원화시설은 의무 으로 농식품부의 축산환경컨설  사업에 의한 

세부사업 4단계(세부계획-설계 -설계후- 공 ) 컨설 을 받아야 함.

     ‧ 시․군은 축산환경컨설  사업의 4단계 컨설  결과, 지 ․보완 사항에 

해 보조사업자의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시‧군는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세부사업계획을 면 히 검토한 후, 검토결과와 

세부사업계획서를 시․도에 제출

 ○ 사업주 기 은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사업 상자에게 보조  교부결정 통지

    - 사업주 기 은 보조 교부결정을 통지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

업 리 기본규정에서 정한 내용의 보조  교부조건을 반드시 함께 통지

    - 사업주 기 은  보 조 교 부 결 정  등 을  통 지할  때  출 취 기 에  보 조

교부결정 내역과 융자한도액을 함께 통지

  ○ 사업계획 변경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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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의 일부 는 부,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사업비 지원 액 범 내의 사업계획(부지 등) 변경은 시장․군수가, 사업비 

지원 액을 과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시․도지사가 검토 후 변경 승인

    ․ 사업주 기 이 시‧도인 경우 시․도지사가 사업계획 변경승인(시․군에 

임된 경우 시장․군수가 변경 승인)

      * 단, 공동자원화시설의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 시‧도지사가 타당성 검토 후 

변경승인(시설 설치비‧부지‧자원화율‧참여농가 변경 등)

    - 시․도(시․군)에서 사업계획 변경시, 변경 승인내용을 직상  기 에 보고

  보조사업자

  ○ 공동자원화시설

    - 보 조 사업자 는  사업 상  확정  통 지를  받 은  후 , 30일 이 내 에  지역  실 정 에 

합한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을 통해 시․도에 제출

  ○ 개 별 시설 (법 인 체  등 )‧정 착 구 조 개 선‧액 비 유 통 센 터‧액 비 성 분 분 석 기‧액 비

부숙도 정기

    - 사업 상자는 사업 상 확정 통지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을 통해 시‧도에 제출

  ○ 개별시설(개별농가)‧액비 장조

    - 사업 상자는 사업 상 확정 통지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에 통보

  ○ 사업계획 변경  사업포기

    -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일부 는 부를 변경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주 기 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  사업 포기서 제출

      *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사업 포기자  총사업비의 30%(융자담 포함) 이상 불

용한 사업자에 하여 2년간 지원 제외

      * 최근 3년내 공동자원화사업 사업 상자 선정후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 포기한 

사업주체  해당 시군에 하여 2년간 사업참여 제한. 단, 에 지화사업은 사

업포기  상자 확정후 공정률 50%미만인 경우 1년간 사업참여 제한

 4. 사업시행

  시·도(시·군), 감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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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가 축분 뇨 처 리  시설 · 장 비  등 의  구 입  정 보  제 공

  ○ 사업주 기 은 농 진흥청에서 제공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련기술 평가’ 

결과 등을 반 하여 정한 시설·장비를 구입․설치하도록 사업 상자에게 지도

  ○ 사업주 기 은 사업 상자가 구매코자 하는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에 한 

제품특성  가격 비교 등을 할 수 있도록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 회

에서 발간하는 가격 정보를 제공하거나, 농 앙회에서 계통구매를 통해 매

하는 가격이 고시된 업체의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지도

  나 . 시공 업체  등  선정   계 약 체 결

  ○ 사업주 기 은 보조사업자가 기계․장비를 구입할 경우에는 기계․장비의 규

격화 진  품질보증을 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의 종합검사 등 공인기

에서 공인한 제품을 구입토록 하고,

    - 3천만원(사업비) 이상의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련

법령(가축분뇨법 제34조 등)에 따라 유자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해야 함.

  ○ 사업주 기 은 본 사업의 부실시공을 방하고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하여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경쟁 입찰을 실시토록 하고, 

계약 청약자와 낙찰자를 공개. 단 2회 유찰시 기존지원 방식을 용

    - 다만, 개별시설  액비 장조 사업은 보조사업자가 다수인  등을 감안

하여 직  시공업체 선정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사업주 기 은 공동자원화시설 공사계약시 시운 기간을 공사계약기간에 

포함하고 공조건(퇴‧액비 기   방류수 수질기  등)을 명시하며, 공

과정에서 부 합 정시 보완공사기간  비용부담 등 계약당사자간에 부담

해야 할 조치사항을 포함하도록 조치

    - 공법사로 선정된 경우 최소 1년이상 탁 운 ․ 리하는 조건을 부여하고, 

운 에 필요한 매뉴얼을 제시하도록 함.

  ○ 사업주 기 은 제조․시공․ 매업체로 하여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보험증권 사본을 사업주

기 에  제 출 (소 액 계 약  등  사업주 기 이  하 자 이 행보 증 보 험 증 권  제 출 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증보험제출 생략 가능)

    - 보험가입 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에 따름

  다 . 가 축분 뇨 처 리 시설 의  착 공‧시공   감 리

  < 착 공 ․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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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주 기 은 보조사업자 는 시공업체로 하여  사업계획과 설계도 등에 

따 라  사업을  착 공 하 게  하 되 , 보 조 사업자 가  보 조 교 부 결 정  통 지일로 부 터 

6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업을 착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 상자 변경 는 사업비 

반납조치를 할 수 있음.

  < 공 사감 리 >

  ○ 사업주 기 은 보조사업자로 하여  설계 문업체(건축법 등 련 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토록 지도(공동자원화시설은 의무 으로 

공사감리계약 체결)

    - 사업주 기 은 “설계 감리업무수행지침”을 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조치

     * 계 법령에 의한 공사감리 상이 아닌 경우 사업 상자( 는 시공업체)로 하여  

자체 감리를 하도록 하고, 한센인 정착 은 한국농 공사 는 한빛복지 회에 

탁하여 감리 실시( 공 검사시 각각 확인)

  ○ 사업주 기   공사감리기 은 부실시공 는 불공정행 를 발견한 경우 당해 

시공업체에 공사 지, 하자보수, 재시공 명령 등을 취하고, 향후 2년간 사업참여 제한

  ○ 공 검사는  허 가 청 이  ⅰ ) 가 축분 뇨 처 리 시설 의  공 검사(환 경 담 당)를  먼  

한 후 ⅱ) 건축물의 공검사(건축담당)를 하고, 그 다음 ⅲ) 사업주 기 이 

사업완료 검사․정산 등 검정(축산담당)을 실시

  보조사업자(사업주체)

  가 . 가 축분 뇨 처 리 시설  설 치 의  허 가 ․ 신 고   공 검사

  ○ 보조사업자는 가축분뇨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시공 에 허가청(건축․환경담당부서)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이행

  ○ 보조사업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완료한 경우 허가청의 가축분뇨법 제15조에 

의한 환경시설의 공검사 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공검사를 지체없이 실시

 나 . 시공 업체  계 약 체 결

  ○ 공동자원화시설 보조사업자는 공법사에게 토목․건축 등 공사 반에 해 

일 발주를 원칙으로 하되, 공법사가 토목·건축 등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일 발주토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분리발주 가능

    - 공법업체에게 일 발주 하는 경우 공사  는 완공후 하자 등 문제발생시 

공법업체가 일체의 책임을 지고 보완 등의 조치를 해야 함

  ○ 보조사업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시공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축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도  표 계약서”나 사업주 기 이 지정한 서식에 

의하여 계약서 작성(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 구입계약 시에도 이를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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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는 완공후 하자 등 문제발생에 한 보조사업자와 공법업체, 시공

업체간 명확한 책임․ 리에 한 계약사항 포함해야 함

 다 . 가 축분 뇨 처 리 시설 의  설 계 ,  시공   감 리

  < 설  계 >

  ○ 보조사업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를 반드시 하고, 이 경우 “가축분뇨

자원화시설표 설계도”(국토해양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08.10)를 활용

하여 설계비 감과 건실한 시공 추진(단, 3천만원 미만의 사업 상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허가․신고 는 변경신고시 첨부하는 서류로 갈음)

  ○ 보조사업자는 표 설계도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 한국농 공사 는 설계

문업체(건축사법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계약하여 설계 의뢰

    - 설계계약은 사업주 기  입회하에 보조사업자와 설계업체가 계약을 체결

하고, 사업주 기 (축산․환경․건축)의 의견을 설계도에 반

  < 착 공 ․ 시공 >

  ○ 사업 상 자  는  시공 업체 는  사업 착 공 일로 부 터  공  시까 지 시설 장 에 

황 안내 을 표시하여 게시

  < 공 사감 리 >

  ○ 시공업체는 시공설계도서(도면  내역서)와 공정계획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조치

 5. 자 배 정 단 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비 배정 : 시‧도에서 매달 20일까지 보조 과 융자한도액을 신청한 산 

요구액에 한하여 다음 달에 배정

  시�도(시�군), 출취 기

  가 . 사업자  배 정 신 청

  ○ 사업주 기 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다음달 

말까지 집행 가능한 최소한의 보조   융자한도액을 사업 상자로부터 신

청 받아 매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자 배정 요구

    - 시․도는 보조   융자한도액 배정요구를 하 으나, 정부의 자  형편상 

그 달에 액이 배정되지 못한 경우 사업주 기 은 미 배정액을 차기분에 

포함하여 배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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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사업자  집 행  정 산

  ○ 사업자  집행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 사업주 기 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

하고, 사업비를 정산 실시

    - 사업비 검정시 부가가치세 환 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  등을 사업에 재투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사  승인

조치(승인 방법 3.세부계획수립, 사업계획 변경  보고 참고)

    - 공 동 자 원 화 사업(에 지화 시설  포 함 )은  기성 고 에  따 라  집 행하 되 , 퇴 ․ 액 비

화 시설 에  한 하 여  총 사업비 의  10% 범 내 에 서 융 자 으 로  계 약  지  

가 능 (다 만 , 신 용 보 증 서 첨 부  의 무 , 방 역 리 과 -2994, ‘13.9.11)

    - 보조 의 10% 수 은 시설 공 후, 1개월 수 (정상운  확인기간 포함) 

시험가동, 1개월 이상 정상가동(시설용량의 90% 이상 유입)을 확인후 사업비 정산

    ․ 사업주 기 은 시험가동 후 공법사가 제시한 물량을 제 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 조치토록 하고, 조치사항 미 이행 공법사에 

하여는 보조  회수 는 사업참여 제한

  ○ 검정   정 산서에 는  국 고 보 조 , 지방 비 , 국 고 융 자 , 자 부 담 으 로  구 분 하 고 , 

사업비 집행액을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 사업검정  정산서 내역이 

포함된 증거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

  ○ 사업주 기 은 보조  교부결정 내역  융자한도액을 출취 기 에 통지

하고, 출취 기 은 사업 상자별 실제 출 액을 사업주 기 에 통지

  ○ 사업주 기 은 사업비를 집행할 경우 시공‧납품업체에 통지하고, 보조사업자로 

하여  납품업체의 통장에 공사 을 입 한 입 확인서를 제출토록 할 것

     * 사업주 기 은 사업 상자의 임을 받아 시공업체 는 농 앙회 계통구매 운 자 

등의 계좌에 직  입  조치할 수 있음

  ○ 사업주 기 은  보 조 과  융 자 을  함 께  지원 할  때  융 자 을  자 부 담 으 로 

체하게 하고 보조 만 지원할 수 없으나, 사업 상자로 선정된 후 융

기 의  신 용 불 량거 래  등  불 가 피 한  사유 로  융 자  출 이  불 가 능 한  경 우 , 

그 사실을 확인하고 융자 을 자부담으로 체할 수 있음

    - 단, 융자 을 자부담으로 체할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하여야 하며, 융자 을 조속히 반납하여야 함.

  ○ 출 취 기 은  사업 상 자 의  부 동 산담 보 , 제 3자  담 보 , 후 취 담 보   농림

수산업자 신용보증 제도를 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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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주 기 은 시설설치와 련 객  단이 어려운 인건비는 시․도  

시․군에 자체 인건비 지 기 을 설정 후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

    - 노무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기본규정 제53조제6항에 따라 증

빙되고, 사업주 기 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산처리

  ○ 사업주 기 은 9.30일 재의 사업추진실 을 검하여 산 불용액이 발생

하지 않도록 사업 상자 변경  자 배정 반납 등 필요한 조치 강구

 6 . 이 행 검단 계

 《사후 리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자의 사업추진실  지도․ 검 실시

    - 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5월, 11월)

    -  검 반 : 농림축산식품부(주 ), 해당 시‧도 합동 지방문 검

    - 검항목 : 사업 진척도, 사업자 의 정 집행내역 등

  시�도(시�군), 출취 기

  ○ 사업주 기 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에 의거 사업 상

자의 사업추진상황  이행상태 등을 반기별 1회 이상 정기 검을 실시하

여 지원자 이 사업목 로 사용되도록 사후 리 강화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 장부를 

비치한 후, 시설투자비, 운 비, 수익 , 경 성과 등을 기재토록 지도

  ○ 공동자원화시설

    - 시‧도는 반기(5‧11월)별 자체 검 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익월 10일

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 에게 보고

     ‧ ’15년말 까 지 인‧허 가  미획 득  는  착 공 하 지 못 할  경 우  사업 상 자 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 시‧도(시‧군)는 공동자원화시설 지원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의 효율  

리  활용 등을 하여 담책임자를 지정하고, 자체 “ 리카드”를 비치, 

기록․유지 등 사후 리 감독 철

     ‧ 사업자는 공동자원화시설 자체 운 규정을 마련하고 운 비, 수익 , 경

성과 등 경 장부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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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군  사업자는 공동자원화시설 공 후 매년 운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시‧군은 사업자가 참여농가  계약 반 농가에 패 티 부과를 요청할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당  계약물량을 이행하지 않는 참여농가에 해서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비 등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사업자는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퇴‧액비가 비료 리법 제4조 규정에 의한 

비료공정규격 합 여부를 연 2회 이상 분석․의뢰하고, 그 결과를 비치

  ○ 보조 으로 취득한 요재산 리

  

재  산 명 사후 리 기간 처 분 제 한 기 비 고

◦가축분뇨처리기계�장비 사업완료( 공)후 5년
◦ 앙 서의 장 승인

없이 교부 목 에 

배되는 용도사용, 

양도‧교환, 여, 

담보제공은 안 됨

◦보조  리에 

한 법률 제

35조 등

◦가 축 분 뇨 처 리 시 설

( 블 록 조‧콘 크 리 트 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액비 장조시설

사업완료( 공)후 10년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완료( 공)후 15년

  ○ 보 고

보  고  사 항 보 고 기한 보 고 기 비    고

◦ 2015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상자선정 결과보고

2015.03.31한

시�군(시�도)

→ 시�도

(농식품부)

보조  리에 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 보고사항

* 서식은 별도 통지  

◦ 2015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추진실 보고

  - 회계연도 정산보고

2016.01.05한

2016.03.05한
◦ 2014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추진완료․정산보고
2015.03.15한 

◦ 축산분뇨처리시설 표 설계도 
이용실 보고(연)

2015.12.31한

 《제  재 》

  시�도(시�군), 출취 기

  ○ 사업주 기   출 취 기 은  사업자 가  지원 자 의  상 환 완 료 기간 까 지 

사업을 계획 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검하고, 시설․장비 등을 가동

하지 않거나 용도외 사용할 때 자  회수 등 조치

    - 휴 ·폐 업 축산농가 에  해 서는  사업재 개   자 회 수  계 획 을  통 지하 고 , 

불이행시 자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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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주 기 은 사업 상자가 허  수증을 발 받는 등 사업비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 제60조  제

63조에 따라 부당사용 액에 한 회수조치  일정기간 사업 제한

  ○ 가축분뇨법 등 환경 련 법률 반 농가, 감사결과 처분 상 농가, 시군의 

행정조치를 받은 축산농가는 2년간 동 사업비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덜 부숙된 가축분뇨 액비에 한 반출 제한(농경지 등 살포 지), 2회이상 

반시 정책자  2년간 지원 제외

    - 부숙도 정기 은 시․군에 보 된 액비부숙도 측정 결과에 함.

 7 . 성 과 측 정 단 계

  ○ 가축분뇨 자원화율(%)

    - 축종별 분뇨발생량(가축통계), 공공처리물량(환경부), 액비사용량  부산물

비료 매량 등을 종합 으로 분석하여 자원화율 측정

    - 측정시기 : 2월

 8 . 사업평가   환 류 단 계

 《사업평가 》

  ○ 우수 자원화조직체(공동자원화, 액비유통센터) 평가 실시

   < 우수 공동자원화시설 >

    - 평가 상 : 공동자원화시설

    - 평가기간 : 2015년 1월 ～ 12월

    - 평가내용 : 가 동 률 등  계 획 비  처 리 실 태 , 자 원 화 시실  운 ․ 리 실 태 , 

퇴․액비 생산․유통 리 등

    - 평가방법 : 축산환경자원화 의체 원 에서 평가  구성·운 , 운 실태 등 

장평가를 실시한 후 상· ·하로 분류

   < 우수 액비유통센터 >

    - 평가 상 : 정부지원 액비유통센터

    - 평가기간 : 2015년 1월 ～ 12월

    - 평가내용 : 사업장 운 실태, 시비처방서 발 실 , 액비살포 실 , 시설·장비 

등 활용실태, 탁받은 액비 장조 리실태, 액비품질 리 실태 등

    - 평가방법 : 축산환경자원화 의체 원 에서 평가  구성·운 , 운 실태 등 

장평가를 실시한 후 상· ·하로 분류



- 972 -

 《환   류 》

  ○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의 핵심주체인 자원화조직체(공동자원화, 액비유통센터)에 

한  운 실 태  등 을  평가 하 고 , 그  결 과 에  따 라  우 수  조 직 체 에  해 서는 

인센티  자  추가 지원

    - 우수 공동자원화시설로 선정(상  30%)된 사업주체는 다음연도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사업(운 자 , 연 2%) 상자로 우선 선정․지원

    - 우수 액비유통센터 10개소 선정, 인센티  자 (개소당 2억원) 추가 지원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유통센터를 등 화* 하여 액비살포비 차등 지원

     * 등 화 : A등  : 25만원/ha, B등  : 20만원/ha, C등  : 15만원/ha

    ** 평가결과 ‘10년부터 3년 연속 "C등 " 는 5회 "C등 " 을 받은 액비유통

센터는 1년간 액비살포비 등 정책자  지원 상에서 제외

    - 비료생산업 등록(가축분뇨 발효액)시 인센티  우선지원(300천원/ha)

    - 최근 3년간 선정된 우수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센터에 하여 1회

(최 )에 한하여 정책자  2년간 제한 규정 유 (부숙도 평가는 제외)

    - 최근 1년간 선정된 우수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센터에 리부서 담당 

공무원에 해서 해외 선진지 견학 등 기회 부여( 산 등 자체 부담)

Ⅳ. 2016 년도 사업신 청  수 요 조 사  기타 사항

 1. 2016 년도 사업수 요 조 사

  ○ 각 시․도에서는 2015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2015년도의 사

업계획  산요구서에 시․군의 사업물량  산과 이에 한 우선 순 를 

정하여 2015. 3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주 기 의 수요조사를 기 로 2016년도 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2015. 4월)

 2. 기타  사항 ( 고 )

  ○ 공동자원화시설(‘16년)  액비유통센터(’17년)는 비료생산업(가축분뇨 발효액) 

등록 의무화

    * 신규  공사 인 사업자는 공  비료생산업 등록후 사업비 정산, 운 인 

시설이 비료생산업 미등록시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 참여 제한 

  ○ 무허가 개선 책 련 2018.3.25일 이후 무허가축사에 하여 사업지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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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 말 산업육 성 지원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입니다.

담 당기 담 당과 담 당자 화 번 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과  장 이상만

서기  하욱원

044-201-2311

044-201-2324

한국마사회 승마 담당
  장 유성언

차  장 이 기
 02-509-2990
 02-509-2991

Ⅰ. 사업개 요

 1. 목

  ○ 말산업을 FTA시  표 6차 산업으로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 농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기 해 인 라 구축에 필요한 사업 지원

 2. 근 거 법 령

  ○ 「말산업 육성법」제4조(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7조(승마시설

에 한 지원) 등

 3 .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단  : 백만원)

구    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합  계 268,267 15,811 30,164 57,450 미정

보  조 31,451 6,163 12,550 32,950 -

융  자 107,559 2,245 4,352 4,100 -

지방비 31,451 6,163 11.050 18,300 -

자부담 97,806 1,240 2,212 2,100 -

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1. 사업 상 자

  ○ 공공승마시설 : 지자체, 학

  ○ 민간승마시설 : 농업인, 농업 법인, 농축 , 개인, 상법상 법인

  ○ 거  승용마 조련시설 : 지자체, 농축 , 규모(50두 이상) 민간 승마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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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인력양성기  : 「말산업 육성법」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

  ○ 말산업 특구 : 「말산업 육성법」제20조에 따라 지정된 지자체

 2. 지원 자 격   요 건

  ○ 공공승마시설

   - 기승 가능한 승용마를 최소 20두 이상 운 하기 한 구체  계획이 수립된 자

    * 지자체는 농축 , 법인 등과 업무 약 체결 후 승마시설 운 을 탁할 수 있음

  ○ 민 간 승 마 시설

   -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제11조에 의한 시설  안 기 에 따라 신규로 

승마시설을 설치‧운 하고자 하는 자

   - 기존의 승마시설(「말산업 육성법」 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시설에 한정함)을 개보수 는 정비하고자 하는 자

  ○ 거  승 용 마  조 련 시설

   - 사업 상자(지자체, 농축  등)는 말 사육농가 는 승마시설 운 자와 승용마 

조련 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승용마 조련 탁계약은 「말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등록된 말에 한정함

  ○ 문 인 력양 성 기  

   - 「말산업 육성법」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문인력양성 

계획을 수립한 기

  ○ 말 산업 특구

   - 해당 지자체는 「말산업 육성법」 제21조에 따른 말산업특구 진흥계획에 

따라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경우 이에 한 타당성 등을 종합

으로 검토한 후 지원

  ○ 공 통  요 건

   - 정부 지원을 받아 신규로 설치하는 승마시설은 완공 이후 「말산업 육성법」 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함

   - 지원된 시설에서 사육하는 말은 「말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반드시 등록

하여야 함

 3 . 지원 상   지원 자 의  사용 용 도

  ○ 승마시설 : 신설․개보수 등에 필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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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승마시설 : 실내·외 마장, 원형마장, 워킹머신, 마사, 리사, 편의시설

(휴게실 포함), 교육장  련시설, 재활승마 련시설(장애인 승마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창고, 퇴비사 등 승마시설 운 ‧ 리에 필요한 시설, 외승

주로 개설  설치, 승마길 조성, 말운송 차량(공공 승마시설, 조련시설에 한정) 등

    * 부지 구입비, 외승주로  승마길 조성을 한 토지 구입비는 제외

   - 민간승마시설 : 공공승마시설과 같음  * 다만, 승마길 조성, 말운송차량은 제외 

  ○ 거  승용마 조련시설 : 승용마 조련에 필요한 시설 등

   * 승마시설, 조련시설 신청시 말 사육환경 리  RFID 기반 사양 리 지원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도 신청 가능(단, 지원세부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 실과 사  의 필요) 

  ○ 문인력양성기  :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과 련된 사항과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 이 인정하는 사항

 4. 지원 형 태   사업 의 무 량

내역 사업명 보  조 지방비 융  자 자부담 융자조건

◦ 승마시설
공  공 40 40 20 -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리 4%(농업인 3%)

  * 융자가 불가능할 경우

에는 자부담으로 추진

민  간 20 20 30 30

◦ 거  승용마

   조련시설

 지자체 50 50 - -

 농축 50 - - 50

◦ 문인력양성기 50 50 - -

    * 농업인 :「농어업·농어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 농업경 체, 생산자

단체를 말하며, 경 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원 상에서 제외됨

 5. 지원 한 도액  기   범
(단 : 백만원)

내역 사업명 총 사업비
재원별 지원 한도액

자부담 비  고
국고보조 지방비 융  자

◦ 승마시설
공  공* 2, 000 800 800 400 - ○ 총사업비 한도

 - 공공시설 개보수 : 
7억원 이내

 - 민간시설 개보수 : 
3억원 이내

○ 총사업비를 과한 
부분에 해서는 
자부담으로 추진

민  간 7 00 140 140 210 210

◦ 거  승용마
   조련시설

지자체 3 , 000 1,500 1,500 - -

농축 3 , 000 1,500 - - 1,500

◦ 문인력양성기 6 00 300 300 - -

    * 공공승마시설은 지자체가 농축 , 법인 등과 업무 약을 체결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비  융자 부문은 매칭할 수 있음

㈜ 산 확정 과정에서 상기 지원 상  한도액 등은 변동될 수 있으며, 지방비  

미확보 시 사업자 의  자 부 담  가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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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1. 사업신 청 단 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연도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

 지방 자 치 단 체

  ○ ( 시·도) 다음 연도 사업희망자 수요조사를 한 공문을 시․군․구에 시달

    * 시·도는 지역 여건  아래 시·도별 신청 총량 등을 감안, 시·도별 자체 수요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시달

    * 사업 신청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 시· 군·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음 연도 사업시행 지침  수요조사 계획,  

사업신청 기간  방법 등을 안내하고, 사업희망자 수요조사 실시

  ○ ( 시· 군· 구)

    ①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련 증빙서류를 검토

    ② 각종 인·허가 사항  련 규정 등의  여부 등을 계 부서 등과의 

의를 통해 단

    ③ 〔별지 제3호 서식〕평가표를 참고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

    * 자체 평가시에는 장 실사를 실시하고, 평가표는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④ 사업계획서  련 서류, 자체 평가 결과  추천서, 할 구역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말산업 육성 추진계획을 시․도에 제출

    * 이 경우 반드시 기  지자체장의 기본방침을 첨부할 것(건축·농지·환경·국토 등 

인허가 부서의 사  검토서 제출)

  ○ ( 시·도)

    ① 시·군·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련 증빙서류, 시군구 평가 결과  추천서, 

말산업 육성 추진계획 등을 검토

    ② 각종 인·허가 사항  련 규정 등의  여부 등을 계 부서 등과의 

의를 통해 최종 단

    ③ 〔별지 제3호 서식〕평가표를 참고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

    * 자체 평가시에는 장 실사를 실시하고, 평가표는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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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사업계획서  련 서류, 자체 평가 결과  추천서, 할구역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말산업 육성 추진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사업 상자로 최종 선정된 이후 각종 인·허가 사항  련 규정의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이월  불용이 발생되는 시·도는 

‘16년도 사업 상자 선정시 페 티 부과 정

    ⑤ 시도지사는 다음 사업의 경우  신청 한도 사업량 범 에서 신청

(단  : 개소)

구 분
신청 한도 사업량

신규설치 개보수

공공 승마시설 1 1

민간 승마시설 1 2

승용마 조련시설 1 -

      * ‘11년 이후 정부 지원을 받은 곳은 개보수 신청 상에서 제외

      * 미 신고된 승마장에서 법  신고요건을 갖추고자 하는 경우 지원 상에 포함

  ○ 시․도는 신규설치와 기존시설 개보수로 구분하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되, 시․

군으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사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가장 우수한 곳을 신청

  ○ 공 통  사항

▷ 추천서에는 사업 목 , 지역 내 필요성, 입지 여건, 각종 인·허가 사항, 농어 형 

승마시설로의 신고 가능 여부(신규 설치 지원 시), 신청자의 자부담 능력, 최종 

선정 시 지자체의 지원 계획 등을 구 체 으 로  명 시하여 제출

▷ 말산업 육성 추진계획 제출 시, 「말산업 육성법」제4조에 따라 기 수립한 말산업 

련 정책이 있을 경우,  해당 자료와 추 진  실 을 제출

▷ 거  승용마 조련시설 설치 지원 신청 지자체는 별도의 거  승용마 조련시설  

운  계 획 을  수 립 하여 제출

 사업신 청 자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등 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

에 제출

     * 사업신청 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 등 는 

담당부서 문의 등을 통해 확인 바람

  ○ 사업 희망자는 승마시설 설계․운  방법 등에 하여 사  컨설  권장

    - 특히, 기존시설을 개보수 하고자 하는 자는 컨설  결과를 제출할 것(미 

제출할 경우 심사평가시 페 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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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자 선정을 한 심사평가 업무는 말산업육성 담기 에 탁하여 서

면심사, 장실사, 최종심사(PT)를 실시

   - (서면심사)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련서류, 의견서 등을 검토하여  

사업 목 , 지역 내 필요성, 입지 여건, 최종 선정 시 지자체의 지원 계획 

등을 평가

   - ( 장실사) 시·도에서 제출한 자체 평가 결과 등 검증

   - (최종심사) 사업신청자와 지자체의 사업계획 발표  면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 역량, 사업․운 계획 충실도, 승마활성화 기여도 등을 최종 평가

   - 서면심사, 장실사  최종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수  순  산출

    * 세부 심사 지침은 별도 수립·시행 정

  ○ 농림축산식품부는 말산업육성 담기 의 심사평가 결과를 토 로 산의 범  

에서 종합 으로 검토한 후 사업 상자를 확정․통지

  ○ 말산업육성 담기 은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평가기 , 심사평가단 구성 등 

세부선정계획을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와 의

  ○ 사업자 선정 우선순

   - 말산업특구로 지정을 받기 한 진흥계획이 수립된 지자체의 신청자

   -「말산업 육성법」에 의해 할구역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말산업 육성 진흥계

획을 수립하고, 추진 인 지자체의 신청자

   - 지방비를 기 확보한 지자체의 신청자

   - 생태체험장, 농원, 농어 체험마을 등과 업무 약을 체결한 신청자

   - 지자체‧교육청‧ 내 학교 등과 체험승마 계약이 체결된 신청자

 3 . 세 부 계 획 수 립   시행 단 계

  ※ 사업별  사업주 기

 

구분 농어 형 승마시설
거  승용마 조련시설

문인력양성기
기타

주 기 시·도지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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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상 자

  ① 최종심사 시 제시된 의견과 말산업 육성 담기  등에서 운 하는 컨설 을 

받은 후 그 결과를 반 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주 기 에 승인 신청

  ② 사업 추진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기 (사업주 기 이 

시․도지사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을 경유)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업주 기 에 통지

 사업주 기

  ① 사업 상자가 제출한 세부 사업계획서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② 사업 상자의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한 경우나 사업 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와 내용을 시․군․구는 시․도에, 시․도는 농림축산

식품부에 각각 보고

    * 사업 상자가 연간 사업비 2천만원 이상인 시설을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 자체시공을 

제한하고, 련 법령에 따른 유자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조치

    * 사업주 기 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하여 필요하다고 단될 경우

에는 사업 상자에게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토록 조치

 4. 자 배 정 단 계

  ○「보조  리에 한 법률」등 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시․도(시․군․구)는 사업 상자에 하여 매 월별로 사업 자  수요를 악하고, 

시․도는 사업 진척도에 따라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분기별 사업비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

 5. 이 행 검단 계

 《사후 리 》

 사업 상 자

  ○ 보조 (융자 )으로 취득한 요 재산 리

재산명
사후 리기간

처분제한기
부 터 까 지

◦승마시설 등

시설물

완공일 10년간 ◦「보조  리에 한 법률」제35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

16조에 의거 리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보조  교부 목 에 배되는 용도변경, 매각, 양도, 

교환, 여, 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장비 등 기타 구입일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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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자 치 단 체

  ○ 사업 리주체가 되는 주 기

   - 승마시설, 거  승용마 조련시설, 말산업특구, 문인력양성기  : 시․도지사

   - 그 밖의 사업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주 기 은 사업 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로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상자에 한 정부지원 자 의 운용실태 등을 검

하여 부실화  부당집행 사  방지

  ○ 사업 상자 자 집행 등 사후 리  검 일정

   - 검 상 : 승마시설 등

   - 검일정 : 연 1회 이상

   -  검사항 : 사업자  운용 황, 시설물 활용 여부 등

  ○ 말산업육성 담기 은 사업추진 상황 검  운 실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의

 《제 재 》

  ○ 사업 상자의 부당한 행 로 인한 자 회수  기 , 출 지, 자격취소 

등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 등에 따름

 6 . 사후 리 단 계

 《사업 리 ․ 평가 》

  ○ 사업주 기 은 다음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 에 보고

보  고  사  항 보고기 보고 기한 서   식

 ◦ 지원사업 추진실

 - 승마시설, 조련시설, 문인력양성

기  등 모든 사업의 이행내역

 - 사업추진 지연시 그 사유

시․도

시․군․구

매 분기 말까지

매 분기 말까지
〔별지 제4호 서식〕

◦ 지원사업 연간( 최종)  추진실  

 평가결과

 - 지원 액 이행내역  평가

 - 완료, 완공, 신고, 업 여부

 - 사업추진 지연시 그 사유

시․도

시․군․구

익년도 1월말까지

익년도 1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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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재   처 벌 내 용 》

   ○ 사업 상자로 최종 선정된 이후 각종 인·허가 사항  련 규정의  등

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이월  불용이 발생되는 

시·도는 ‘16년도 사업 상자 선정시 페 티 부과

Ⅳ. 2016 년도 사업신 청  수 요 조 사  기타 사항

 1. 2016 년도 사업수 요 조 사

  ○ 본 시행지침은 향후 산 확정 내역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6년 시행지침은 ‘16년도 사업희망자 수요조사를 한 공문 시달시 안내(‘15.8월이후)

 2. 2016 년도 사업신 청   지원 상 자  선정 안 내

  ○ ’16년 사업시행지침 확정 후 별도 안내(’15.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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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말 산업 육 성  지원 사업 신 청 서 
 ※ 해 당되 는  란 (□) 에  “√”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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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 축산물 수 리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 과입니다.

담 당기 담 당과 담 당자 화 번 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 과
과  장 김종구
사무  이연섭

044-201-2331
044-201-2332

농 앙회 축산경 부
부  장 김 수

  장 박철진
02-2080-6550
02-2080-6553

Ⅰ. 사업개 요

 1. 목   

  ○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보  지  기 에 따라 

정 한  안 정 기 가 격  보 다  떨 어 질  경 우  그  차액 을  보 하 여  번 식농가 의 

송 아지 재생산, 정사육두수 유지  경 안정을 유도

 2. 근 거 법 령

  ○ 축산법 제32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3 .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단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2016년 이후

합  계 212,496 24,598 24,598 24,598 24,598

국  고 128,258 4,286 4,286 4,286 4,286
지방비 41,391 10,156 10,156 10,156 10,156

융 자 - - - - -
자부담 41,897 10,156 10,156 10,156 10,156

ㅇ송아지생산안정 212,496 24,598 24,598 24,598 24,598

 - 국  고 128,258 4,286 4,286 4,286 4,286
 - 지방비 47,539 10,156 10,156 10,156 10,156
 - 융  자 - - - - -
 - 자부담 47,895 10,156 10,156 10,156 10,156

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1. 사업 상 지역  :  국

  ○ 지방자치단체가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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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 자 격   요 건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 축산법  제 22조 제 1항 제 4호   같 은 법  시행령 제 13조 제 1호 의  규 정 에  의 한 

“ 축 산업의 등록 상” 농가임에도 미등록한 농가, 국가기 ,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3 . 지원 상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

 4. 지원 자 의  사용 용 도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에게 보  지 사유 발생 시 보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리수수료 등

 5. 지원 형 태   사업 의 무 량

  ○ 보

    - 계약 상자는 계약신청기간 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할하는 사업시행기 에 

계약 신청

    - 계약암소 1두당 계약자  지자체 부담  각 10천원씩 납부

  ○ 리수수료 등(축발기  부담)

 6 . 지원 한 도액  기   범

  ○ 농가 보  지 사유 발생 시 보  한도내에서 지원

   - 년도말 기  가임암소수(통계청 가축동향)를 기 으로 보 을 차등 지

< '15년 단계별 가임암소 사육두수  최  보 액 >

확 단계 정단계 험단계 과단계

가임암소두수 90만마리 미만 90～100만 미만 100～110만 미만 110만 이상

최 보 액(천원) 400 300 100 0

  ○ 안정기 가격 : 1,850천원/마리(6～7개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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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1. 사업신 청 단 계

  ○ 2015년도 계약신청 기간 : 2015.1.1..～2015.5.31.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안정기 가격, 보  지  기  등 사업기본방침 확정 발표

    - 농 앙회,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에 시달

  시·군(지자체)

  ○ 사업 주  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기 과 함께 사업공고  농가홍보 실시

    * 사업시행기 은 농 (지역 농축  등), 생산자단체(한우 동조합, 한우 회)를 말함

 농 앙회

  ○ 농 앙 회 장 은  사업기본 방 침에  따 라  세 부 사업실 시요 령을  작 성 하 고 

농림축산식품부  장 의  승 인 을  받 아  사업 시행

  사업시행기

  ○ 사업공고  농가홍보 실시

 2. 사업자  선정 단 계

  시·군(지자체)

  ○ 지방 자 치 단 체 는  계 약 자  부 담 (10천 원 )과  동 일한  액 을  사업시행기 에 

납입( 해 당사업년도내 )

    * 지자체가 해당 사업년도 내에 지자체 부담 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익년도부터 

보  지 사유 발생시 해당 지자체 소속농가에 보  지 을 유보할 수 있음

  ○ 한우조합  한우 회지부가 사업시행기 으로 선정 요청 시 검토하여 

승인여부 결정

   - 사업시행기 이  되 고 자  하 는  기 은  해 당 지자 체 (시․ 군 )의  승 인  필요

(지역 농․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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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기

  ○ 농가의 사업 참여 신청 시 계약을 체결(농가는 계약 체결시 계약자 부담  납입)

   - 년도 사업 참여시 보 을 지 받지 못하고 당해연도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 을 면제하고, 당해연도 1.1일부터 안정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본다.

 3 . 세 부 계 획 수 립   시행 단 계

  ○ 사업 참여 기간 : 2015.1.1(계약일)～2015.12.31(1년간)

  농림축산식품부

  ○  매년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시행지침 작성 발표

   - 농림사업시행지침 발표 일정에 따름

  농 앙회 / 사업시행기

  ○ 농 앙회는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세부사업 실시요령을 작성, 농림축산

식품부장 의 승인을 받아 시행

  ○ 농 앙 회 와  사업시행기 은  안 정 사업자 계 정 을  설 치 하 고  시ㆍ 군 별 , 

재원별 구분 계리

   - 농 앙회는 부담  리시 선량한 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효율 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지역축 은 계약자 부담 은 청약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지자체 부담 은 

수납 완료 후 7일 이내에 농 앙회에 납입

   - 지역축 외 사업시행기 은 수납된 계약자 부담 을 주간단 로 시군 할 지

역축  안정사업자 계정에 납입, 지자 체 부 담 은  지자 체 에  통 보 하 여  직  

시군 할  지역 축  안 정 사업계 정 에  납 입 토 록  조 치

  ○ 농 앙 회 장 은  매  기(2개 월 )별  송 아 지 평균 거 래 가 격 을  통 보 하 고 , 안 정

사업 담 당자  교육  사업홍보 추진

※ 평균거래가격의 산출ㆍ공고
 ㆍ농 앙회장은 매기(2개월)가 끝난 다음달 20일까지 천원 단 로 평균거래가격
을 산출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시ㆍ도(시장ㆍ군수), 농 지역본부(사업시행기 ) 
등에 통보

 ㆍ농ㆍ축ㆍ수산물 유통통계조사 지침에 의한 지정가축시장에서 해당 기내에 매매된 
6～7개월령 송아지거래 액을 거래두수 기 으로 가  평균하여 암ㆍ수 송아지
별로 각각 산출한 후 평균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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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암소로부터 참여기간 내에 송아지가 생산된 때 농가는 사업시행기 에 

생후 30일 이내에 송 아 지 생산을 신고해야함

 4. 자 배 정 단 계

  ○ 자  배정 등의 보  지원은 참여기간 내에 6～7개월령 송아지평균거래

가격이 안정기 가격 보다 낮을 경우 계약농가에 자  배정 추진

  사업시행기 /시·군(지자체)

  ○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 가격보다 낮을 경우 사업시행기 은 시ㆍ군별 보  

지  소요액을 계산하여 시ㆍ군에 통보

  ○ 시ㆍ군은 보  소요액을 검 확인하고 사업시행기 에 통보

    - 사업시행기 이 다수일 경우 각 사업시행기  각각에 통보

※ 보  소요액 산출

 ㆍ총소요액 = 총지 두수 × 두당보 지 액

 ㆍ정부부담액 = 총 소요액 - 농가․지자체 부담  립액

   * 보  지  소요 액이 농가․지자체 부담  립 을 과할 경우 정부가 부담

 ㆍ시․군의 보  지  통지로 보조  교부결정 통지를 갈음 

  ○ 사업시행기 은 농 앙회장을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 에게 자 배정 요청

  ○ 농 앙회장으로부터 자 을 배정받은 사업시행기 은 계약농가에게 보 을 

지 하고 시장ㆍ군수에게 지 결과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 은 시ㆍ군별 소요자 을 농 앙회장에게 배정하고 

시장ㆍ군수에 통지

※ 보  지 조건
 ㆍ계약암소로부터 참여기간 내에 태어난 계약생산송아지(귀표부착 완료)가 만 6
개월령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기(2개월 단 )의 6～7개월령 송아지평균거래가
격이 보  지 기 에 따라 정한 안정기  가격보다 낮을 경우 지

※ 보  지 제한

 ㆍ 쟁, 변란 는 이에 하는 국가비상 사태 시는 보 의 일부 는 부의 
지 을 정상 회복시 까지 지  유보

 ㆍ지방자체단체 부담 을 당해 년도말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익년도부터 보  
지 사유 발생시 해당지자체 소속농가에 보  지 을 유보할 수 있음

 ㆍ보  지 총액이 당해연도 산액을 과하거나 WTO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의 보조  최소허용 한도액(De-minimis)이 과된다고 단될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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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리 수수료

    - 사업 리 비용은 농 의 요청에 따라 별도 지

     ㆍ사업시행기 은 계약암소 두당 1,500원, 농 앙회는 계약암소 두당 250원

 5. 이 행 검단 계

 《사후 리 》

  사업 리주체(시·도  시·군)

  ○ 시장ㆍ군수는 농가의 안정사업보  지 사유 발생시 자 소요액의 정성 검토

  ○ 반기별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자  리 황 보고

    - 시ㆍ군별 자체 검결과 보고(계약신청기간 만료 후, 2015.11.30일 이후)

  자 리주체(농 앙회/사업시행기 )

  ○ 사업시행기 장은 송아지생산안정사업자 의 기별 지 액을 매기가 끝나는 

익월 15일까지 시장ㆍ군수  농 앙회장에게 통보

  ○ 농 앙회장은 보  지 사유 발생시 기별 보  배정을 농식품부에 요청

하고, 송아지생산안정사업자  리 황 보고(반기)

  ○ 농 앙회장은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사업 리수수료 지 을 농식품부에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련 검 추진(연2회)

    - 계약신청기간 이후 : 계약 련 산 데이터 정리 완료 후

    - 검 사항

     ㆍ사업추진 련 사항 : 농가 계약 리 검

     ㆍ자 집행 는 리에 한 사항 : 자  리 반(농 앙회 납입 등)

     ※ 송 아 지 생 산 안 정 사 업 과  련 하 여  특 별 하 게  변 경 된  사 항 ( 수  등 의  

여 건  변 화 에  따 른  안 정 기 가 격 조 정 등 ) 이 있 을 경 우,  필요 시 가 축

시장  가격  동 향 조 사를  통 해  산지가 격  안 정 상 황  검으 로  체  가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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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재 》

  자 리주체(농 앙회/사업시행기 )

  ○ 보 의 지  지  회수

    - 계약암소  계약생산 송아지의 귀표를 조작했거나 다른 것과 교체한 경우

    - 각종 조사표  기타 각종 신고(서)등을 허 로 기재한 경우

    -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송아지생산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았거나 포기한 경우

    - 계 약 생산송 아 지에  바 코 드 귀 표 부 착 이  이 루 어 지기 이 에  계 약 암 소  는 

계약송아지에 소유권 등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ㆍ단, 계약암소의 폐사 시 수의사의 검안서 는 귀표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사체사진 등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보 을 지 할 수 있음

  ○ 안정사업자 의 구분 리

    - 농 앙회는 계약자와 지자체의 부담 (기존 부담  포함)을 총  리

     ㆍ사업시행기 은 별도계정을 설치하되(지역축 외 사업시행기 은 농 앙회가 

별도 설치), 계약자와 지자체로부터 납입된 부담 을 농 앙회의 안정

사업계정에 납입

     ㆍ농 앙회는 부담  리시 선량한 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효율 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시ㆍ군별, 재원별 별도 구분계리

  ○ 안정사업자 의 사용ㆍ운용

    - 안정사업자 은 보  지 용도로만 사용

     ․시장‧군수의 확인  보  지 통보에 의하여 사업시행기 에서 지

    - 보 으로 지 되지 않은 안정사업자  잔액은 계속 립

    - 농 앙회장은 안정사업자 의 효율  운용을 한 세부지침 작성

  ○ 동 사업에 한 업무를 축산법 제32조제3항에 의하여 농 앙회에 탁함에 

따라 농 앙회장은 농가계약을 한 계약서ㆍ사업 리를 한 각종서식  

작 성 요 령 등  세 부 실 시요 령을  작 성  농림축산식품부 장 의  승 인 을  받 아 

계 기 (시ㆍ 도, 시ㆍ 군 , 사업시행기 )에  통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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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016 년도 사업신 청  수 요 조 사  기타 사항

 1. 2016 년도 사업수 요 조 사

   ○ 해당사항 없음

 2. 2016 년도 사업신 청   지원 상 자  선정 안 내

   ○ 2015년도 사업시행내용 참고



����

Ⅱ. 생산  유 통 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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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 축사시설 화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 과 입니다.

담당기 담당과 담당자 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 과

축산경 과

축산경 과

축산경 과

축산경 과

축산경 과

축산정책과

방역 리과

종자생명산업과

과  장 김종구

사무  홍상 (총 )

서기  서재호(양돈, 모돈번식, 꿀벌)

사무  이연섭(한육우)

사무  주동철(가 , 양  흑염소)

사무  우만수(낙농, 사슴, 육성우 문 목장)

사무  조재성( 문 종축장)

사무  김정주(가 방역시설)

사무  정재원(곤충시설 화)

044-201-2331

044-201-2334

044-201-2336

044-201-2332

044-201-2338

044-201-2340

044-201-2320

044-201-2377

044-201-2375

Ⅰ. ����
 1. ����
  ���․�, �․EU, ����FTA �	�
������, ��������� 

��������������������� !�"#�$%
 2. 	
��
  ��&'()*+�	��,-�./�0�
1�23��4��567�859

(./�
1�� !�����:��23), ��7�839(��;<�=1�>?)

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 ��������	

1. �����
  �� ‘14.12.31@<AB�����
C․DEF/�E����G�H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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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폐업, 사육 단 농가로부터 축산업 등록증을 승계받은 경우 ② 축사 신축, 

질병 발생 등의 사유로 신청 당시 가축 미입식한 축산농가는 재 가축 

사육 이 아니더라도 지원 가능

2. ����������
 <�����>

  � �������������� !"��#
    - �����I�J�K�LA�(DE���@�MNO��P�$�(DE�

����QR
    - S, ���TU��V2�(DE�I�J����W7X�DEY�Z[\] 

^\�
���_�(DEY�`ab�c��9I���23�Ed
  ��./�����G����23��4��7e�8�49���8�89��,- 

./������
C�.E
 <���$>

   �����fSf�g�.*, ��h�i*j�
�<kE�&k��lm�.E
   ����7�8�219��,n�Pop�q���0rlm�.E����s0�

+tu���.E
   ��vw���J, w�vx��.q, yJz2���0r��Z��.E
   ��E��{����|}�H0��P·~��Gp.E���<k�p�q
   �「’14�������	�
�������」 ��&���+O�&
   �����TU��「ICT �zW����23���」��23��+0�.E
    - .��A�「ICT�zW��23��」��23��] �����Y 

�'���+F2��[}�����x���@�����&
       * 농식품부는 사업지침 시달과 함께 년도 「ICT 융복합 축사 지원」미선정자 명단 별도 시달

    - ICT �zW����9���:������xY�: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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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 #9�30%, �&�50%*, &A��20%

     * (융자) 이자율 2%, 3년거치 7년 상환

 ��-���: (./ *�,�) �&�80%(@�#<)*, &A��20%

     * (융자) 이자율 1%, 3년거치 7년 상환(이차보  방식)

 � (.E�QR���) ‘14.12.31�������DE․
Cr����O��
�0��������23�����S

   - .q���1��X��%��W�[}��S[b�c@�3�@�, ��2
&�b�.q�1����K�DE․
C��X�������[F, .
/�����D/B���G�o�&U$�|�[}��S

     * 축산업 등록제가 미도입된 흑염소 등 기타가축은 축산업 등록과 무 히 단

���
����	
�

1
���
�	�(m2) ������ ���~���

��(m2)
���
��(m2)

�(	)� 50 8 400m2 110~1200 1,201~

��
(��/�����	)

1,000 0.8 800m2 265~2,400 2,401~

	�
(
����)

30,000
(15,000) 0.046 1,380m2 460~4,140 4,141~

	����
(
�����)

15,000
(10,000) 0.187 2,750m2 915~8,250 8,251~

	�����
(
����)

1�����
300 !(50 !) - 300 

(50)
100~900
(16~150)

901~
(151~)

"��
(�����)

30,000 0.042 1,260m2 420~3,780 3,781~

	�#$ 10,000 0.246 2,460m
2 820~7,380 7,381~

�#$ 5,000 0.333 1,665m2 555~4995 4996~

��� 1�������
100 ! - �����

100 33~300 301~

%� 50 12.8 640m
2 213~1,920 1,921~

�& 100' - 100' 30~300 301~

�(()*) 50
(34)

9
(17.6)

450m
2

(600m2)
150~1,350

(200~1,840)
1,351~

(1,841~)

�+�,-. 300 1.65 495m
2 165~1485 1,486~

 * 두당 사육면 은 고시 기   축사실태조사 등에 따라 조사된 사육 도 등을 고려 산정

 * 업농․기업농 면  범   상한액은 축종별 사육규모 분포, 축종별 두당 

수익성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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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 % ¡�<k.q���<k�p�q, G�P�<k¢q�9����&1�

�P�2�������[F, 1��������9��pU[b��P�2�
�����Y�1����9��23Ed

 4. �23���45('()

  � ��, ��67, ��67, 89�:673�;�<�� =, ;>�
?@���ABC���

    - I�J��23���I�J�£Z3E��MNFb��f�, ¤¥��

��23Ed[], IJ�����23���^\�b�23�¦E

  �� �� : E��G§¨����©Fb�I�J�g, I�J�T���
:_������ª§�, «9, �¬, 2�
��23�Ed

    - ��b�T<�I�J�����23[b�c��3����[F�「E®��� 

�)�����」����+․TU��.EE�����#oY�:_�����
�x����$�23[b��P�E�I�J���n$�23�Ed

  � ��67 : E���G��:_����KA���¯F/°�[b���
�g�E��G�¢X��:_����I�J��A±F/��¯O���

    - ���K��A±F/��¯Fb����g�²@��, ²o��, <���, 

t'��, w����, 9����, ;³���, ������

  ����67� : ���������´�6$��E��G�¢X��µ´X

���¶�[��:_�AoFb�.q�K���
    - DE67�: ·¸¥, .q¹ºk, �{��»��, �)¼, ��<¼,

�S�)��:_������U½º��, ¹º�8��(CCTV
), 

·¸¥�
��)��:_�?�_°�[b�8���
      * 축사 실의 경우 축사에 부속되어 설치하는 경우 축사시설로 분류

      * 방역시설 련 사항은 ‘14년 시달․배포한 「축사 방역시설기 」참고

    - ���F� 967 : ¾¿Àq�, J�Àq�, �(¼�

      * 농장 내 가옥 등 생산과 무 한 시설에는 지원불가



- 997 -

    - GHIJ67 : ��Y���․^\�����[b�.E�g���Á�
QÂÃ¥�����W[}��¯[}°�[b��P�23�Ed

      * 분뇨처리시설 설치만을 이유로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과 지원범  복 방지)

      * 스키드로더/수거운반살포장비 등 이동형 장비도 지원불가(「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과 지원범  복 방지)

    - -K67 : ¹[QR�, Ä���Ã¥��, Å£Æ¤��(���Å£�À¤
��:_�Å£Y�MÇ[\], ��J․Èr․�{xÉJÊ�Ë©�
���_�
Å£Y��\[b��+��), �UÌW��
��̧ �E���․4¥Y�:_�����
��́ �����ÍÎ�@©Ï�¢X����̄ [b������Ð2�;<��� 


      * 축사환경 개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심으로 지원 여부 단

  ��89�:67 : w����.u��4#<��:���Ñw�������
� ����Ñ�](��(Ò3o�MN), 9��J���, xS�§��


      * 경 개선시설 설치만을 이유로 사업을 지원받을 수는 없고, 축사 신개축, 

축사시설  축산시설 설치와 병행하는 경우 지원

 5. ���LM���3�N=�3�)=�O('()

  �� (��C�PQRS��4) ���TU�.Eb���4¥��¨�K�2
3lm���J��E��G�
�23¢X��AW[$C��©

  �� (DE67) �T<�/UC�"�DE67<�V4�DE-�?
@

    - .q�¹º?���TC�"�WX67 �¯
    - .q�¹º?��YZ/UC�"�/UWX+ �¯
    - V4�DE- ?�
  �� (HACCP�[) ��Y���[b�<�.�@�1�.Eb���

\M�2]�.^C�HACCP�[�?@�N�
    * HACCP 의무의 경우 인증 소요비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미 수 시 행정

지도 등을 1차례 이상 실시하고, 지속 불이행 농가는 미 수로 단

    * HACCP 의무 지속 미이행 농가는 향후 5년 간 농업정책자  지원에서 제외

  �� (8_-`P) oÓ.Eb����CAY�Ô�[}��¯[�, Õ 
.Eb�<����C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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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T ,aQ���) 「ICT �zW����23」���23��+��
�'��@�����+���Plm�.Eb����pU���1��K� 

「ICT �zW����23」����23Ï���
    * 지자체는 행정 지도  이행계획 징구를 통해 ICT 시설을 설치하도록 리

  ��1(��@��.Eb�X;���23Ö�LA�×b�<Ö�wo

6. ��������(	
)

  �� ([���b��c���b) ‘14.12.31. .* ����d`e���0�
�����0���"fg�Rh���

    - r���,-�o²´Ø�PÙ�
���Ù, �G�o�rE�¢X1�
r�m�3�X����23

      * 산란계와 같이, 면 이 유지되더라도 이지 단수 증가에 따라 실질 인 증축효과가 

있는 경우 기존 단수만큼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ij�k8��l) �X���@�'2Fb�Ú:�K�g�A2
@<, ���:¯�Ñ��
@�Ed

    - Û�Ü2����Y���[b��P��Ý��XV2�23�Ed�
      * 사업 완료 후 1년 내에 기존 축사는 철거하거나 용도폐기․변경

    - ��:¯�Ñ��
1�´+�g��Ý��X�ª´�K)m�&��Þ�

  �� ([��c��m�) ßà, o²´Ø�PÙE�X\]�.+������
0+Fb��Pb�����X�����X©

    - (*�n) <�.��à�.EE�<�.�á%V2�"[b��P
    - (�\op) �p6�o²y�, �G5�, ���f�
���Ù[} 

�X����@�1�23������@�2â�g�6$��0+[b��P
    - (qrDs) .��A�+=�ãÞ�ä��g�r���,-�o²

¦å�PÙE�`�, +=X�G�@�������P
      * 각 사항에 한 구체 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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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t���u�/�"v�-)
 <��v��q�-)> 

  �� (��t��"v) ‘14.12.31@<�����
C․DE �X���X��
���[�, æç è1��p6�SEY�é[}�.E6���Ö��¹

    - S, æç�è��,-�23��6�‘ê��Ö’ ª´b�¦E
    - @<�$ 23O���4¥���.EE����[}�ãE�23lb 

�P, .E6���Ö�g��23Ö��¤��®Ö����Ö���N 

  ����������	
�����������, ������������
.EE�����Xë�23SEY�ª´Ï���E�ìb��P��©K)� 

��íA�����8¹[}�.EE�ºr[�, �q․�ob�ºr�
K)1�¸ë���îÜ[}�23�EA�	+

<��������	�
������> 

* 총 사업액이 아닌 지원액(총 사업비의 80%) 기 임

/0 1�����2345
67+89�23�:;�

67+89�23<=>?:�;�@
AB6�23�:;�

A96�23<=>�?:�;�@
�	� 260  3/m2 110~1,200 312CD3 1,201~ 800���

��(��, �����) 660  3/m2 265~2,400 1,584CD3 2,401~ 5,000CD3

�
�

	� (�����	) 360  3/m2 460~4,140 1,490CD3 4,141~ 3,000CD3
���(������	) 450  3/m2 915~8,250 3,712CD3 8,251~ 3,000CD3
��� (�����	) 1,500  3/m2 100~900

(16~150)
1,350CD3
(225CD3)

901~
(151~)

5,000CD3
(1,000CD3)

"��(
���	) 720  3/m2 420~3,780 2,722CD3 3,781~ 5,000CD3
�
�

	�#$ 360  3/m2 820~7,380 2,656CD3 7,381~ 3,000CD3
�#$ 450  3/m

2 555~4995 2,248CD3 4996~ 3,000CD3
#$���� 1,500  3/m

2 33~300 450CD3 301~ 3,000CD3
%� 260  3/m2 213~1,920 499CD3 1,921~ 1,000���
�& 180  3/m

2
30~300 250CD3 301~ 700CD3

�(+�)* 180  3/m2 150~1,350
(200~1,840) 250CD3 1,351~

(1,841~) 700CD3
�+�,-. 240  3/m2 165~1,485 324CD3 1,486~ 700CD3

* 가  축사는 완 건축물 축사를 기 으로 단가가 산정되었음을 고려하여, 가설건축물 축사 농가

에 해서는 시장․군수 단에 따라 상한액 산정 시 지원단가  50% 내에서 감하여 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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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
  ��E®���Y�#'[}����E����G�H@\], �G�+0�

�2����������
    - E®���b�I�J�ï�æðn�E�I�J���$�MN

2. ����������
 <�����>

  � ������w� !"��#(���^�xP�����0�.�yz
e�8$C5�������g�G{)

    - S, �����x����TU��V2�(DE���Y�Õ�x[b�
c��9I���23�Ed

    - ×�, �+�E�QÂ7���(‘15.3)��,n�Txñ��+��ìb��ä*

1��������(DE�����QRO�.E$�23�Ed
      * 주요 개정 사항: ①가축사육거리제한 유 (3년), ②분뇨처리시설 구비를 비닐 등 

축사 바닥 방수재 설치로 갈음 가능(육계, 오리)

  ��./�����G����23��4��7e�8�49���8�89��,
-�./������
C�.E 

 <$:������>

  ��.��A1�AI =�ãÞ��,-���¼��òî�	´�‘�)�
��£ó�E®.E’��QRO�.E(�S�6$�[¶)

  ��.��A��1_�AI 4ô�E®�)2?��2+O�2)1�E®
.E

  ��õ¥��G�.E(G©õ¥, põ¥, õ¥�Axq)

  �� '13~'14��AI Õ��;��.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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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9�30%, �&�50%(3%, 3����7����), &A��20%

  �� (��-1) 1�
    - '14�m�2â��¶������Ù, 2&�b���&Y��H�9±ö�

�+[F, �������@÷[}���$V2�Ç�Ï�c

4. �23���45('()

  � DE67, /uDE<�9|e���67C���
    - �)��1��¯Á�4ô, &®��23lb�.Eb�.��AE�

[¶[b「E®����)����¯��」��|�[}��)���
"ø

  ��DE67
    - ·¸¥, .q¹ºk, �{�»��․q�, 0�»��․q�, �)¼*, 

��<¼**, ÛùJú, ?g��(ûü�
�?gq��MN) 

     * 방역실 : 농장 출입구에 설치되어 우천, 기후와 무 하게 장화 갈아신기,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한 방역 용 공간

      ** 축사 실 : 가축사육공간 진입  장화 갈아신기, 신발 소독이 가능하도록  

설치된 방역 용 공간(축사 내, 축사 앞에 설치 가능)

  � DE��}w�i"���67���9|���․?+��7j
    - ��67�: Ä���Ã¥���(��, ý�x�
)

    - ��․?+� :  ¾¿Àq�Á�J��Àq��
�Àq/�S��

  ���)�>xÁ�þ¦/������������#o․¥%��@�����
��&b������x����6$����Ed

5. ���LM���3�N=�3�)=�O�: DE67�~�
  ��.q�¹º?��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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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¼m�IJ, E�I�J, h�@Ð, ��, A��
�.E��+
��,n���Á���Y�&'�@�[}��¯�Ed

    - ßà , ��-���$��6C5�#n���;-��;��WX.�
�l"�%&���-g�7j

      * 1,000m2이상 농가는 인소독시설(소독액 분무기 등)을 설치(가축 염병 방법 규정

      * 농가의 방역수 에 따라 소독시설, 샤워시설 등 추가 설치 가능

  ��E��G§¨�Þº�<����*� �¯
    - ���<¼1���b���K��¯, ����A�?9J․E�I�J, 

h�@Ð, A��
�.E��+��,n�&'�@�Ed
    - ��, ��-� �� $�� 6C5� #n� ��;-�� ;�� WX.�

�lR5`�7j
  � .q�K�IJ(��Á�¾¿�Àq�) 	․
¯��������7j�
    - Û�ùJú1�ùJú��&���b�ê���3cm×3cm @[��[�, 

AtA:���ÛE�`��¯�
  ��.q�¹º?� }q��/UWX67 �¯
    *  1,000m2 미만 소규모 농장의 경우 차량 용 이동식 분무기 설치로 갈음 가능

  ��V4�DE- ?�

 6. ��u�����"v

  ① 23���Ö��ª´[2��b�Ú:�K�g�¼8���O�¼�Y�23

  ② ¾¿�Àq��
��)�4ô�IJm�¼8�§���X��0+[��¼
��23[F, ��Ö�K�g�23

    * 깔짚 장고, 분뇨 장고, 물품 장고, 사료창고 등

  ③ ‘14���@/� ‘15��$��)������������23lb�.Eb�
23���Ö�g ��23Ö��¤��ÖoY�23���Ö���¨�*

      * ‘14년에 방역시설 개선을 해 5천만 원을 지원받은 오리 농가가 ’15년에도 

지원받는 경우 ‘15년 지원 상한액은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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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 @�K)��(�)�������)@�æ���Ý������x�
���23Öm�@������Ö��+´�(4

<지원단가 표>

   

��� ����	

� 1��5���
�� 3���
��� 1��5���
�� 1��5���
���� 1��5���

�������� 1���
 

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 �����4�: .�����A(����´)(@[�.��A)

  � �����4�: 2&�(�·$2�)

  � FTA�®4¥�4�: ��.o���'�§�(FTA�®�)

  � ¹£²�4�: .*H�j
 1. 사업신 청 단 계 

  ��.��Ab�2&�6�o�9��	´���2)6�����á%�
� 

¤å[}�<�$�9÷��V2�EK�(å)���¶
  ��.��Ab�<�$�11÷��V2�����2â�����23f�� 

�¶[�, ��2&�b�2â��¶������+L+��,n��±ö 

����#�����&��+�§�Y�¼�(11~12÷)

  � .Eb��․�․?(���ëAg)�������(12~1÷)

    - ��?b �0+#Ë©y1gÁ������x����& 

y1g�Ô��#4
  �� �․�․?b���.E�����1(�ä(�)���?��
)��

åK[�, .EE���f���_ë��ä��½�ÜC�Ï�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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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농가 신청자에 해서는 농식품부에서 ‘14년 한 「가 농가 방역

시설 설치기 」을 배부하고 농가가 이 기 을 참고하도록 안내

    - ×�, ���o��¦E��,-�H$�M�E�ê�xF$C�I�7, 

.27, QÂ7�
�4ô��ä��îÜ  
    - ��Y��#o․��[b�.E�b�µ´X0���������:_�

����f�����è��f$Y�Ë©[\]����h�i�<kE
((�) ��h�i*j�
) ×b�.*�
1�&k��l$C��q․åK  
   

 2. 사업선정 단 계 

  � �․�․?b���îÜ����1�������&Y�1�X����+[
�, �․$������+�K)�#�(<��12÷)

  � �․$b������, X��}A, 23K©, 239I, 23�$Ö 
@ 

XW�2�"0[� �․�@�#���K)�H�g���&�"+(1÷)

    - �¶O��E��èY����������&�¨�P��:Y�	+[�, 

���23f���,-�23J{�K�g����&��+
      * 축종별 지원내역 변경 시 농식품부 승인 축종별 총액의 10/100이내에서 변경 가능

  � ���․$b���&�"+�	´Y�.��A��#��(ë_��1÷��)

    - ����TU[��:_�#9®@��ºO�&����#�+@���Fb��P, 

�#�+���Ö�����0����MN[}�8¹Ï�c
      * : 축사를 신축 는 개보수 하는 농가가 해당 축사에 담보설정하여 이 사업에 

따른 융자를 받을 것으로 상되는 경우

  � �․�m���&E�"+Fb����4¥<�4¥�� ��_ë
�ä��º![}���4¥9�E�+��ãÞñ�o�ì$C�*9

  ���․$����․�m�"+O����&E�§��������<�
�+Æ�(0DE�
)��ãÞÜC�X!�9¯

    - "A�	+�"+(1~2÷) ���±ö�t§@�Ed[$C�.E�åK
  � 2&�b���&E�����w����f*j�îr��&�, ×b�.*H

�j�f�?#�
C��¢��@©Ï�o�ì$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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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6․5���6․�>

  ��.��Ab�ë_�$�����@�Ì+Fb��2�`@���2
3f��×b����+�K)��,n��․$6����Ì+(1~2÷)

  ����2&�b����Ì+������&1�"A�����,n�"A 

}AY�2�`@��S[��"A�	+․�2
    - ��2&�b����&1���f�@�øQö�?�X02�"0

[�, .EE���f���?�xÏ�o�ì$C�#T�2�
      * 농가가 건축, 토목, 기 등 축사 련 신․개축 시 공사 설계도와 세부

원가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시설설치, 단순 개보수인 경우에도 

구체  공사 내역과 세부 견 을 확보하여야 함 

    - 7$�����¢X�XW}A, &�&®�A�d!�
�����+
Ñ�@�;�[2�æð[b��P�2�`@�"A�	+�ãÞ

      * 교부결정 이후 농가가 3개월 이내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농가에게 착공을 한 조치계획

을 징구할 수 있으며, 농가가 6개월 이내에도 불가피한 사유(민원 발생, 인허가 차 보완 )

없이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자체는  지자체는 계획 인 산운용을 해 사업취소 가능

  ��2&�b���&E�q�․�f?º��8���Ü¢���I�§��®Ö@ 

1%3�@�0��P�&E��§��8�[�, I�․Ü¢���&�
Cr� 

�2���§��Á�fóÜC�4¥․"0
  ��2&�b���&E��f<k��Á�§�¤¥fó���	[}�¤¥

�(Y�o�ÜC�9¯�"0
    - ßà�I�7�8�149��,n�¤¥E���`b��Pb�¤¥�¦��
       * 연면  10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건축물 높이가 3미터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 축사표 설계도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

  �������&b���"+�#E�$¶[b��2�`@�"A��(1~2÷)

    * 지자체의 교부 결정 없이 착공하는 것은 보조  리에 한 법률 반에 

따른 사업 취소 사유이므로 각 농가가 차 수토록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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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2&�E�3Ëö�����îÜ[}�"A	+
Ïo�ì$C���f���?�x[}�8¹

      * 건축, 토목, 기 등 축사 련 신․개축 시 공사 설계도와 세부원가내

역을 제출이 필요하며, 시설설치, 단순 개보수인 경우에도 구체  공

사 내역과 세부 견 을 확보하여 공사내역을 명확히 구체화 

  � ��&b�"A�	+��#�@��2�`@��§����+���t§
    - "A�	+��,n�t§@�Ed[$C�������@<������"+ 

@<�Sf�g�4ô�0․DE�Æ�Y�Þ�․TUÜC��q
      * 교부 결정 이후 6개월 이내 불가피한 사유없이 미착공 시 사업 취소사유이

므로 기한 내 신속히 공사 진행되도록 할 것

  �� q�․�f?º��8���Ü¢���I�§��®Ö@�1%3�@�0��P�
&E��§@�¦E[�, I�․Ü¢���&�
Cr���2���§��Á�fó

  ����&b��f<k��Á�§�¤¥fó���	[}�¤¥E�TU
ñ�o�ì$C�9¯․"0

    - ßà�I�7�8�149��,n�¤¥E���`b��Pb�¤¥�¦�� 

4. �2��u�
 <6․5���6․�>

  � 2&�b����&�� ｢#9®1���4¥�4�7e｣ 
�
4ô�7$´�｢.������+��4¥�&á+｣, ｢&'()*+
@�23�®'©á+｣
1�á+O��ä��,($C�2$�

  ��2&�b������.EE�8¹��f������TUY�"0[�, 

ë_���1�¼X��,n�+��K)1�X+���îÜ���Ç�
  � &®�Ç�������r)gRb�ê�「.������+��4¥

�&á+」��,-�r)��?�[$C�[�(�	
, ���
, ���
�����������, �����) ��4¥�� �̈K��¯․#4[F, æç�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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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q’����[}��q\ç&U�L3x
    - &A��P�3���,n�&A��P��Ç��}AY�½*��"0

[}�Ç�[�, �q�+®�K)�
���_�ÍÎ�Ç��}AY�r)
      * 각 지자체는 자부담액의 출처가 농가자기 인지, 은행 출인지, 업체로부터의 

출인지 등 여부를 농가로부터 확인받고, 필요한 경우 제 3자의 거래내역도 징구

    - �¨�&A��2%�@�(����10�)1�§�b�&A�1�50%V2à�
P��Ç�[��],2�®Öm������,n�#-�Ç�Ï�o�ì.

    - ��f��o/AB�íA0X��1?[}�r)[�, +����$�
íA�\ç�íY�2A[}���[���"��r)@�F$C�Ï�c

      * 시공업체 시공 시(건축, 기 등) :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원가내역서를 

받아 보 하고, 공 시에도 세부 공정산 내역 증빙  거래명세 확인

 5. .���u�
  <���������9J>

  ����ãÞ�¨�H��.E����o���2�òî���2$�¼�
    - .E1�§+e, ��f���AW[b����ãÞ�}A�
��_�

òî[�, ������+․2$�
    - ��ãÞ�¼X@�AÞÏ��P�30���_���å�>?
  ��23.E��_�4¥�CA�Ô�․#4(10�)

   *  서식이 ‘14년도 비 변경되었으며, ’15년 상자부터 새 서식 용

  <LM������9J> 

  �����․�m���4¥.EY�������1j�@��òî��.E
Y�&����*��,n��+[}��2òî�¼�

    * 자체 기 에 따라 선정하되, 사후 리 산시스템을 통해 의무 이행 미흡 

는 조사거부 농가등을 우선 으로 검할 것을 권장

    - òî����․$��òî	 �́��9¯�ä��#�[�, �․$b�òî
	´Y�3�$�1÷��V2�£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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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o�.E��_gb�4�����2+
[��½*��ß.�òî���ãEX���MN�4�X!�4¥

  ���2òî�	´, .E��23O�&®@�'©�×b�¢X���©�

�｢#9®4¥�4�7e｣, ｢.�����Q°�+��4¥�&
á+｣ 
1�4fá+��:½[5���P�b �·$(�․�․?) 

��¹£²�4m�&®jo�
�4f7$���+��á+��,n�
ÃQ�9¯

    - #9®�A+o²�4ô��ä0��P�b�o��4�o�16
  � ��4¥�¨�

재 산 명 사후 리기간 처분제한기
◦ 기계·장비

◦ 건축물

◦ 가설건축물(하우스형)

 5년

 10년

 5년

시설·기계·장비 양도 등

   - (���Õ$) ��4¥��¨K�¸0�����
��Õ$��&®jo
Y�3��� [F, W7․�W�
�¦E8���'��0[}�23�
&®���f9& Ï��P�b�.��A�q41��0���9¯

   - (¦E8��ÃQ) K?����´�
���¦E8[�ÃQ_°�Ï�
�P�����․q�1�?º��<8��[F, }I�Ñx��,n�
���@����`� �P�.��A�q41��0��,n�ÃQ

   - (�#�+) ���TU��, #9®@��ºO�&����#�+[Ù
b�.Eb�.��A�q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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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 축산경 종 합 자 사업

 ①  랜드 경 체 지원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 과 입니다.

담 당기 담 당과 담 당자 화 번 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 과
과  장 김종구
사무  이연섭
서기  서재호

044-201-2331
044-201-2332
044-201-2336

농 앙회 축산유통부
부  장 조 훈

  장 오세
02-2080-6510
02-2080-6534

Ⅰ. 사업개 요

 1. 목   

  ○ 랜드 경 체의 규모화, 내실화, 차별화를 통해 랜드 축산물 생산․유통

을 선도할 핵심주체로 육성

  ○ 랜드 축산물 매시설을 지원하여 랜드육 매 확보  로 확

 2. 근 거 법 령 

  ○ 축산법 제3조 (축산발 시책의 강구)

 3 .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단  : 백만원)

구  분 ‘0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  계 1,830,387 137,125 134,662 134,662 134,662

융  자
1,480,200
(160,500)

109,100

(15,000)

109,100

(15,000)

109,100

(15,000)

109,100

(15,000)

자부담 350,187 28,025 27,472 27,472 27,472

○ 랜드 운 지원 1,757,930 131,125 129,262 129,262 129,262

 - 융  자 1,429,480
(160,500)

104,900

(15,000)

103,410

(15,000)

103,410

(15,000)

103,410

(15,000)

 - 자부담 328,450 26,225 25,852 25,852 25,852

○ 랜드 매시설 72,457 6,000 5,400 5,400 5,400

 - 융  자 50,720 4,200 3,780 3,780 3,780

 - 자부담 21,737 1,800 1,620 1,620 1,620

 ※ (  )내 액은 무이자 인센티 자 으로써 (  )외 액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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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1. 사업 상 자  (축종 : 한육우  돼지)

  ① 랜드 운 지원 : 축산물 랜드 추진경 체(농·축 , 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② 랜드 매시설 : 랜드 경 체  직  매장이나 가맹 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 체(음식  겸업 포함)

 2. 지원 자 의  사용 용 도

  ① 랜드 운 지원 : 운 자

   < 자 용도별 지원항목 >

   - 생산지원자 ( 랜드 회원농가에 지원) : 랜드 축산물의 출하를 한 출하선 , 

가축경 비(번식경 비) 는 회원의 사료통일에 필요한 사료통일비. 경 체 소유 

탁사육의 경우 경 체가 자  운용 가능, 지원농가는 축산업등록제 등록

농가이어야 함(등록 상인 경우에 한함)

   - 랜드 운 자 ( 랜드 경 체가 운 )

    ․ 랜드사업 추진을 한 랜드 비용(개발비, 마 비, 홍보비 등)

    ․ 랜드육 매취, 원료육 매입, 외상매출  운  등 매와 련된 매운 비

    ․ 사료구매선  운 으로 회원의 사료구매비용 감을 한 사료구입자

    ․ 축사시설, 축산물 가공공장, 매장 등의 시설 개․보수자

  ② 랜드 매시설 : 시설자

   - 식육 매 포(겸업 음식  포함) 신규건축, 기존건물의 매입, 건물임차료(융자

의 50%이내)

   - 업소시설 : 냉장, 냉동 매(진열장), 포장, 인테리어시설, 운송차량, 음식조리 

 매장비(겸업 음식 의 경우), 기타 부 시설 등

 3 . 지원 형 태

  ○ 재 원 : 농어 구조개선특별회계, 융기  자 (이차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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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기

   ① 랜드 운 지원 : 융자 80%, 자부담 20% Matching Fund를 구성하되, 경 체

가 농가에 지원하는 생산지원자 은 자부담 면제

      ※ 농조합법인 등 조합 이외의 랜드 경 체는 기  지원액의 125%이상 사

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자부담한 것으로 인정

     - 연리 2～3%( 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2%, 농․축 조합 3%), 3년 거치 일시상환

   ② 랜드 매시설 : 융자 70%(연리 2～3%( 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2%, 

농․축 조합 3%),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자부담 30%

 4. 지원 한 도액  기   범

  1)  지원 한 도 

   ○ 농·축 조합 : 자기 자본의 500% 이내(자기자본에 의한 지원한도액이 20억원에 미달

할 경우에는 20억원 범 내. 단, 합병조합( 는 조합간 공동사업 추진조합)은 30억원 

범 내

   ○ 조합공동사업법인 : 운 자 에 한하여 직 지원(참여조합 연 보증)

   ○ 농·축 조합 이외의 경 체 : 50억원 이내 는 해당사업 연간 매출액의 20%

이내

     ※ 기 지원액이 있는 랜드 경 체에 한 지원한도액은 기 지원액을 차감한 액

   ○ 랜드 매시설은 개소당 사업비 20억원 이내

  2)  자 용 도 세 부 항 목 별  기

   ○ 생산지원자 (산출기 기간 : 년 10.1. ～ 년 9.30.)

     - 출하선  : 기 기간 출하실 두수 이내

      ․ 기간  출하두수 × 마리당 단가(한우 400만원, 육우 200만원, 돼지 20만원/2회 )

     - 탁사업비 : 기 기간 출하실 두수 이내

      ․ 기간  출하두수 × 20% × 마리당 단가(한우 400만원, 육우 200만원, 돼지 20만원/2회 )

     - 경 비 : 회원농가의 번식두수 이내

      ․ 년 9월말 회원농가 번식두수 × 마리당 단가(한우 150만원, 돼지 10만원/2회 )

     - 사료통일비 : 년도말 회원농가의 사료 미통일 두수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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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년 9월말 사료미통일 두수 × 마리당 단가(한육우 80만원, 돼지 8만원/2회 )

   ○ 랜드운 자 (산출기 기간 : 년 10.1. ～ 년 9.30.)

     - 랜드비용 : 기 기간 출하실 두수 이내

      ․ 기간  출하두수 × 마리당 단가(한육우 15만원, 돼지 1.5만원)

       ※ 지원한도 : 5억원 이내(산출액이 1억원 이내일 경우 1억원까지 지원)

     - 매운 비(매취자 , 외상매출 , 재고자산 등) : 기 기간 출하실 두수 이내

      ․ 기간  출하두수 × 마리당 단가(한우 400만원, 육우 200만원, 돼지 20만

원) × 회 율(한육우 30%, 돼지 10%)

     - 사료자  : 년도 사료통일두수 이내

      ․ 기간  사료통일두수 × 마리당 단가(한육우 80만원, 돼지 8만원) × 10%

     - 시설개․보수 자  : 랜드 비용 산출 액이내(1억원～3억원)

      ※ 년 신규신청 경 체는 년 계획물량을 기 으로 산정

   ○ 랜드 매시설 기

     - 식육 매 포 면  33.0㎡(10평형) 이상

     - 식육 매진열장⋅냉장숙성실⋅냉동실⋅냉장육 기 설치

     - 기타시설 : 축산물 생 리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별표10]의 “7. 축산물 매업” 

 식육 매업에서 정하는 시설

     - 겸업 음식 의 경우 면 은 132.2㎡(40평형)이상(식육 매장소 포함)으로 

하고 음식 은 식품 생법 제21조에 의한 시설기 을 수

     ※ 랜드 매시설 지원 희망 경 체는 사업 상 부지매입 완료 후 사업신

청, 신청시 구체 인 사업계획서을 작성하여 제출( 매장 치, 공사기간, 운

주체, 운 방법, 용도별 자 소요액 등 명시)

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 사업주 기  : 시·도, 농 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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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추 진 체 계

경 체 시․ 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신청서 작성
   제출
 (서식 “붙임 1”)

지원신청
→
←

지원/
사후 리

․보고서 검토․확인
(농․축 조합에 해서는 
농  지역본부 조)

추천
→
←

지도/
조정

․농 에 사 검토  지
실사 요청

․품목담당부서와 의
․사업추진심의회 심의․선정

․사업실 보고서
  작성  제출
  (서식 “추후 통지”)

제출
→
←

통보/ 
사후 리

․보고서 검토․확인 후 
제출

제출
→
←

통지/
사후 리

․농 에 사 검토  지
실사 요청

․사업추진심의회 심의․
평가결과 확정

 1. 사업신 청 단 계

  ○ 농식품부( 는 농 앙회)는 사업신청을 안내 ( 년 10월 )

  ○ 랜드 경 체는 “사업신청서“(서식 1)를 작성(증빙서류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 년 12월)

    - 년 사업실 평가와 년 사업신청을 함께 실시하므로 사업신청시 사업

추 진실  자료를 함께 제출 

    - 시·도는 지역축 , 농  시군지부, 일반 융기 ( 출 취 기 )의 조를 

받아 조합 이외의 랜드 경 체의 여신가능 여부를 확인(신청서 확인란에 확인) 

제출

    -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확인

을 거쳐(신청서 확인란에 확인) 제출

    - 랜드 매시설 지원 희망 경 체는 사업 상 부지매입 완료 후 사업신청, 

신청시 구체 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매장 치, 공사기간, 운

주체, 운 방법, 용도별 자 소요액 등 명시)

     ※ 무리한 사업계획 수립할 경우 지원 심사 시 불리하거나 탈락될 수 있으며, 

추후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약  부과 등의 조치가 있으므로 유의

  ○ 시·도는 사업신청서를 검토·확인하여 지원 상 경 체의 우선순  작성 후 농식품부에 추천

 2. 사업자  선정 단 계     

  가 . 신 청 서 검토   지실 사 ( 년 11월)

   ○ 농식품부는 랜드 경 체의 신청서를 농 앙회에 검토  지실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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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 앙회는 신청서 검토 후 우선지원 상  지실사 상 결정

     - 지실사를 실시하되 실사 에 해당 시·도를 포함(농식품부는 필요시 참여)

  나 . 심 사  지원 상 자  확정  ( 년 3월)

   ○ 농 앙회는 장실사 결과를 토 로 지원 상경 체 평가기 표(서식 3)

에 수를 부여하여 지원 상 경 체 우선순   지원액을 농식품부에 

추천

   ○ 농식품부는 농 앙회의 추천내용 검토  지원안 마련후 외부 문가가 

참여하는 “사업추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상경 체와 지원 액 확정

     - 사업실 평가결과, 사육규모, 지역여건, 경 체 의지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

     ※ 우선지원 : 년 사업평가 우수경 체(A등 )

� 3 . 세 부 계 획 수 립   시행 단 계    

 《사업기간   사업계 획  변 경 》

  ○ 랜드 경 체가 축산물 수 상황 등 생산․유통여건변화에 따라 사업계

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아래사항에 의거 변경

    - 용도(생산지원자 , 랜드운 자 , 랜드 매시설)내 세부항목간 변경시 

자율 변경(‘자 용도’에서 정해진 용도내에서만 변경 가능) 

    - 용도간 변경시 50%범  내에서는 자율변경 후 시․도에 보고하고, 50%

를 과할 경우에는 시도의 사 승인(지역본부 의) 후 변경

     ※ 단, 랜드 운 지원과 매시설 간 사업비 변경 불가(농식품부 승인사항)

  ○ 변경내역 보고

    - 경 체의 자율 변경사항은 6월말, 12월말 기 으로 년2회 시도로 보고

    - 시·도는 경 체 보고사항  사  승인사항을 취합하여 년2회 농 앙회로 제출

 《기타 행정 사항 》

  ○ 본 지침에 의한 세부실시사항(세부사업계획 수립 지도표 안, 지도 검서식 

등)은 농 앙회가 정하고, 기타 동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해

서는 농 앙회가 농식품부와 사 의 는 승인을 거쳐 사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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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자 배 정   집 행단 계

  ○ 랜드 운 지원

    - 농식품부는 상자 선정후 농 앙회로부터 상자별 출취 기  황

자료를 받아 사업비 배정⋅통지하고, 출취 기 은 자  집행

    - 무이자 인센티  자 은 랜드 경진 회  사업추진실  평가가 종료된 후 

상자를 선정하여 농식품부에서 사업비 배정⋅통지하고, 출취 기 은 자 집행

  ○ 랜드 매시설

    - 사업주 기 (시·도, 시·군 조)에서 기성고를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자 배정 요청

    - 농식품부에서 자 을 배정하면 사업주 기 (시·도)은 기성고에 따라 추진내용을 

출취 기 에 통지하고 출취 기 은 자  집행

  ○ 자 집행 등에 한 사항

    - 출취  기 은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 리기본규정”, “농림사업정책

자 이차보 규정” 등 재규정에 따라 자  집행 정 여부를 검증한 후 집행

    - 농림축산식품부는 출취 기 의 자 배정 신청에 따라 농업자  이차보  사업 

산에서 리손실분(이자차액)지원

 � 5. 이 행 검단 계

 《사후 리 》:  시· 도

  ○ 사업주 기 (시·도)은 6～7월  지도․ 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

부에 제출(필요시 농식품부와 공동으로 실시)

    - 검내용 : 용도에 맞게 사업비 집행여부, 사업추진지연 여부 등

    - 랜드 매시설 사업 경 체의 경우 공사진행상황을 필히 검하고 사업진

행이 부진할 경우 자 회수 등 조치

 《자 운 용 에  따 른  제 재 》

  ○ 랜드 경 체에 한 제재

    -  자 의 허 , 목 외 사용 등 부당 사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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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된 자 을 액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지원 상에서 제외

    - 사업 상자가 의무사업량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 용 도별 (생산지원 자 , 랜드 운 자 ) 지원 자 의  연 간  사용 실 이 

총 사업비의 50% 미만일 경우는 차년도 평가시 감

  ○ 축산농가 사업의무 미 이행시 제재

    - 랜드 경 체(조합)가 자체 으로 결정

 《사업비  리 기 》

  ○ 랜드 축산물에 한 출하선

    - 랜드 경 체를 통한 회원농가의 축산물 출하시 지원하는 선 으로 출하

약정물량( 는 액), 지원 리, 지원기간 등에 한 사항을 명시하여 지원

     ․ 약정물량( 는 액) : 약정물량( 액)은 선  지원 액의 125% 이상으로 

함

     ․ 선  운용 리 : 경 체의 여건에 따라 지원 리+1.0% 범  이내에서 자율

운용

     ․ 지원기간 :  1년이내에서 경 체 자율로 결정

    - 선 은  자 수 요 를  악 하 여  정 시기에  지원 하 며  출 하  정 산시에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약정기한 내 계속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선

 잔액 비 축산농가의 출하가능 물량이 충분하여 회수에 무리가 없

을 때는 그 이후 출하  정산시에 회수 가능

  ○ 경 비

    - 랜드 경 체 회원농가의 번식가축에 한 경 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리, 지원기간 등에 한 사항을 명시하여 지원

     ․ 운용 리 : 경 체의 여건에 따라 지원 리+1.0% 범  이내에서 자율운용

     ․ 지원기간 : 3년이내에서 경 체 자율로 결정(단, 매년말 기  번식두수 

변동시 지원 액 조정)

  ○ 기타 랜드사업을 한 자

    - 농가 지원자  : 경 체가 랜드사업을 해 농가에 직  지원해 주는 사

료비 등을 말하여 지원 리는 출하선  리를 용하고, 지원기간, 조건 

등은 경 체별로 자율 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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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 체 운 자  : 경 체가 랜드 개발비, 마  등 랜드사업을 해 

필요한 운 자

  ○ 시설개․보수 자  : 축사시설  축산물 가공공장 등 시설에 한 개보수 자

  ○ 랜드 매시설 사업자 수사항

    -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법, 식품 생법 등 계법령에 의한 수사항

     ⋅ 랜드 가맹 에서는 랜드 주체에서 공 한 랜드육만을 매(타 축종은 제외)

     ⋅ 랜드주체는 가맹  설치(인테리어, 간  등)와 운 에 한 규정을 정하여 시행

    - 음식  겸업의 경우 식품 생법상 원산지 표시 상 여부와 상 없이 모든 

음식 에 원산지 표시제 실시

  ○ 일시운용수익 에 한 용도  집행기

    - 일시운용수익 은 별도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계리

    - 농 앙회가 일시운용수익 에 용도  집행기  등에 한 공통기 을 

마련․시행하고, 사후 리를 통하여 지도․감독

     ※ 사용용도(例) : 홍보․  등 마 비, 유통종사자 교육, 국내외 자료수

집, 선진사례 견학 등

 6 . 사업평가   환 류 단 계

  ○ 평가 상 : 사업지원 랜드 경 체

  ○ 평가기 기간 : 년 10.1. ～ 년 9.30.

  ○ 평가시기 : 익년 사업신청에 따른 서류⋅ 지실사와 병행 실시( 년 10～11월)

  ○ 평가기  

    - 주요 평가항목

     ․ 품질균일성 수  : 종축통일, 사양 리 통일, 사료 통일 등

     ․ 공 능력 : 사육두수  출하물량, 랜드 소매 매물량

     ․ 생안 성 : 이용 도축장  가공장 생 수  

     ․ 사업실  : 사업목표 달성율, 사업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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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방법 : 서류심사  장실사 병행

  ○ 평가 차

    - 농식품부( 는 농 앙회)는 평가계획 수립하여 통지( 년 9월 )

     ※ 익년 사업신청안내와 함께 통지

    - 평가 상 경 체는 “사업실 보고서(붙임1, 익년 사업신청서와 함께 제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시·도에 제출 ( 년 10월)

    - 시·도는 평가 상경 체의 실 을 검토·확인후 농식품부에 제출( 년 11월)

    - 사업실 의 검토  장실사는 “마”의 “사업신청  상자 선정”을 용

    - 농식품부는 제출자료를 검토하여 종합평가 심의안을 작성하고, “사업추진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 ( 년 12월)

    - 농 앙회는 평가연찬회 등을 개최하여 우수사례  ( 년 12월)

  ○ 평가결과 조치

    - 우수경 체 : 인센티 자 을 지원

     ․ 지원조건 : 무이자, 1년 거치 일시상환 

     ․ 지원시기 : 평가결과 확정 후 1월 이내

     ․ 지원 액 : 평가결과에 따라 산 범 내에서 지원

     ⋅ 우수 랜드 경 체 내역을 련 정책사업 담당부서(농식품부)에 통보

하여 사업추진시 우선지원 혜택 부여

      ※ 련 정책사업 : HACCP컨설 (농가), 돼지소모성질환 컨설 (농가), 축사

시설 화사업, 우량송아지 생산⋅비 육 시설 지원 , 조 사료 생산기반확충

사업, 가 축분뇨처리사업

    - 부진경 체 : 평가결과 부진경 체에 해서는 경고  차년도 사업지원 

제한

     ․ 기  : 평가결과 50  이하 경 체

    - 다만, 사업추진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고  지원제한 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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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016 년도 사업신 청  수 요 조 사  기타 사항

 1. 2016 년도 사업수 요 조 사

  ○ 축산물 랜드 경 체 상 연찬회 실시

    - 참가 상 : 축산물 랜드 경 체

    - 주요내용 : 정부의 축산물 랜드 정책방향 설명, 우수경 체 시상, 랜드 

발 방향 토론, 익년도 사업수요 악 등

    - 시기 : 매년 12월경

    - 주최 : 농림축산식품부, 농 앙회

 2. 2016 년도 사업신 청   지원 상 자  선정 안 내

  ○ 지원 상, 지원조건  자 용도 : 년 사업시행지침에 함

  ○ 사업신청  상자 선정 차

    - 사업희망 랜드 경 체는 “사업신청서“를 작성(증빙서류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년 11월)

     ※  년 사업실 평가와 익년 사업신청을 함께 실시하므로 사업신청시 사업

추진실  자료를 함께 제출

    - 시·도는 사업신청서를 검토․확인하여 지원 상 경 체의 우선순 를 정

하여 농식품부에 추천( 년 11월)

    -  농식품부는 랜드 경 체의 신청서를 농 앙회에 검토  지실사 의뢰

    - 농 앙회는 서류  지실사를 거쳐 지원 상 경 체 우선순   지원액을 

농식품부에 추천( 년 2월)

    - 농식품부는 “사업추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상경 체와 지원 액 확정( 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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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축산계 열 화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 과 입니다.

담 당기 담 당과 담 당자 화 번 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 과
과  장  김종구

사무   주동철

044-201-2331

044-201-2338

Ⅰ. 사업개 요

 1. 목   

  ○ 문경 체 심의 생산․가공․유통의 일 경 으로 양축농가는 생산에만 

념토록 함으로써 생산비 감과 품질향상 등 안정 인 축산경  도모

 2. 근 거 법 령

  ○ 축산법  제 3 조

 3 .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단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합  계 9,200 9,200 28,410 34,410 34,410

융  자 9,200 9,200 28,410 28,410 34,410

ㅇ시설  운 비 9,200 9,200 19,410 19,410 19,410

ㅇ모범사업사 인센티 - - 9,000 15,000 15,000

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1. 사업 상 자

  ○ 닭․오리․염소 계열화사업자

 2. 지원 자 격   요 건

  ○ 「축산계열화사업에 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계열화사업자로 증명을 받은 자

  ○ 제한사항

   ① 계약사육 농가 의회가 구성되지 않거나 농가참여가 50%이하인 계열화사업자 



- 1021 -

   ② 소기업 범 를 벗어난 계열화사업체로서 해당품목 시장 유율이 30%  

이상인 계열화사업체

   ③ 표 계약서 미활용 계열화사업자

  ○ 우선지원 요건

   ① 농어업․농어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의한 생산자단체(농․축 , 농조

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

   ② 「축산계열화사업에 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모범사업자(평가결과에 따라 인센

티  별도 지원)로 지정된 계열화사업자

   ③ 산란계, 염소 등 신규 계열화사업자 

   ④ 소규모 계열화사업자(평가 참여 사업자)

   ⑤ 재해 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계열화사업자

 3 . 지원 상

  ○ 닭(육계, 산란계), 오리, 염소를 상으로 완 , 부분계열화  조합형계열화 

등의 다양한 형태의 계열화사업

 4. 지원 자 의  사용 용 도

  ○ 계열화에 필요한 생산기반, 가공시설, 유통시설․장비, 계열화시스템, 사육비 

등 별 표1에 명시된 지원 상

 5. 지원 형 태   사업의 무 량

  ○ 융 자 율 ․ 자 부 담 율 , 융 자 기간 , 리  등 은  별 표 1(축산계 열 화 사업자  지원

상   내 용 ) 참 조

  ○ 사업추 진  기간 내 에  『 6 . 지원 한 도액  기   범 』 에  부 합 하 는  아 래 

사항 을  확보 해 야 함

    - 닭․오리 : 사업추진규모 이상의 병아리․새끼오리를 생산․공 할 수 있는 

종계장․종오리장과 부화장(계약공 의 경우 3년이상 장기계약을 하여야 함)

 6 . 지원 한 도액  기   범

  ○ 지원 상 별  지원 한 도액 은  계 열 화 규 모  확보 에  소 요 되 는  정 자 으 로  명

시  한 도제 한 은  없 음

 7 . 수  사항

  ○ 축산계열화사업을 지원받는 계열화사업자(계열회사* 포함)는 해당 축산물의 

수입으로 인한 계약사육농가의 피해, 공  과잉 등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함

    - 수입이 필요한 경우 모든 계약사육농가의 동의서를 받을 것

      * 「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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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1. 사업신 청 단 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내용, 사업 상자, 지원자격  요건, 지원 의 용도, 

지원형태, 지원 한 도액  기  등  사업추 진 에  필요 한  사업시행지침을  마 련

하여 시·도에 시달( 년도 12월말)

 신 청 업체

  ○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계열화사업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사업장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사업계 획 서를  작 성 할  때  계 열 화  요 소 별 로  재 까 지 갖 춘 것 , 연 도별  새 로 

갖 출  것 을  명 확히  구 분 하 여  작 성 (신 규   보 완 사업)

    - 계열화사업 완성년도, 년도별 계약사육농가 확보  처리두수, 년도별 시설 

설치계획, 시설별로 자 투자계획(융자, 자부담구분)을 명시

 사업주 기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격요건, 사업장건설에 따른 법 제한 사항 등을 검토

하여 시·군·구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청

  ○ 시·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합하다고 인정될 때는 의견서를 붙여 농림축산

식품부장 에게 산신청

 2. 사업자  선정 단 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 상자 선정을 한 사업자 평가는 계약사육농가 의회 구성여부  활

성화 정도, 의무자조  납부 실 , 불공정거래행  실태 조사내역, 분쟁발생 

정도, 수 조  등 조 여부, 모범사업자 지정기  충족여부, 방역 로그램 

평가 결과 등을 검토하되, 시․도지사  련 생산자단체장 의견 등을 참고

하여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  장 은  필요 한  경 우  학 계 ·업계 ·농  등  련  문 가 들 로 

하 여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한 심사회 개최(농 에서는 심사회 

개최 조)

    - 다만, 심사회는 필요한 경우 지조사 는 사업신청자가 참석하여 설명 등 실시

  ○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산범  내에서 사업 상자와 지원 액을 조정하여 

사업시행주체인 시․도지사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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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 기

  ○ 사업시행주체인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 이 조정․통지한 사업

상자에게 확보 산 범  내에서 지원 액을 확정하여 통보

  <계열화사업 주체에게 직  지원하는 경우>

    - 계열화사업 주체에게 계열화사육비를 지원할 경우 사업주 기 은 계열화사업 

주체의 사육·출하두수 등을 고려하여 산 범  내에서 자 지원액 결정

 3 . 세 부 계 획 수 립   시행 단 계

 사업 상 자

  ○ 사업 상 자 는  시․ 도지사에 게  통 보  받 은  지원 산 범  내 에 서 사업추 진 

일정 등을 포함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주 기 인 시․도지사에게 제출

    - 생산한 축산물에 해 상표등록 는 품질인증 등을 실시하여 자기상표

(고 유 랜드)로 매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

    - 축산계 열 학  졸 업자  는  문 교 육 을  이 수 한  기술 지도요 원 을  2명 이 상 

확보 하 여  계약사육농가에 한 경   기술지도 계획 수립

  ○ 계열화사업 주체는 계획 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없으며 불 가피하게 사업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업주 기 의 사 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시설비와 계열화사육비 간의 사업내용 변경은 농식품부 승인 필요

  ○ 계열화사업 주체는 계약사육농가에서 생산한 가축에 하여 매 책(자체

구매, 매알선)을 구체 으로 수립 시행하여야 함.

  ○ 생산 주의 부분계열화 업체는 자체가공․ 매시설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축산물종합처리장  수출가공업체 등과 계약하여 단계 으로 완 계열화

사업 형태로 환 추진

 사업주 기

  ○ 시․도지사는 사업 상자가 제출한 세부추진계획을 검토․조정하고, 이에 

따라 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지도․ 검

    - 사업주 기 은 계약사육농가가 자발 으로 계약사육 농가 의회를 구성·

운 하도록 지도하여야 함

    - 사업주 기 은 분쟁의 조정, 계약체결, 계약사항의 이행 등을 지도

 4. 자 배 정 단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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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상 자

  ○ 사업비는 사업주 기 (시․군․구 조)의 기성고 확인에 따라 출취

기 에서 집행할 수 있으므로 사업 상자는 출실행일 2개월 이 부터 

사  비하여 시․군․구를 경유하여 사업주 기 에 지원액 범  내에서 

자 배정을 요구

    - 시설·운 자 은 시․도(시․군․구 경유)에 신청

  ○ 출완료시 7일 이내에 시․군․구 등 사업부서에 출실행내역을 보고

 사업주 기

  ○ 신청조직의 사업진행상황 등을 사  악하여 출실행 정일 최소 1개월 

이 에 기성고에 따라 추진내용을 출취 기 에 통보

    - 토목․건축 공사 자 집행 시 세부요령은 다음과 같으며, 경쟁 입찰(공사

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을 통하여 시공업자 선정을 투명성 있게 추진

      *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건축 공사 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의 계약으로 사업시행

      * 시공업체 선정․계약 시에는 시․도 는 시․군․구에서 입회하고 응찰  

낙찰업체 공개 등의 지도․감독

      * 계약서  자 집행 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할 것

      * 1개 사업이 2～5개 사업으로 분리 계약될 경우(공정에 따라 분리될 경우) 선정 

시공업체와 액을 공개하고 시․도 는 시․군․구 계 이 공사실  확인

      * 공사 감리업체를 지정하여 감리 실시

    - 자 집행 련 증빙자료는 세 계산서로 비치하여야 함

    - 기타 자 집행 등에 한 사항은 보조  리에 한 법률,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  농림사업정책자  이차보 규정 등에 따름

  ○ 출완료시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출실행내역을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출취 기 의 자 배정신청에 따라 농업자  이차보  

사업 산에서 리손실분(이자차액) 지원

 5. 이 행 검단 계

 사업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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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주 기 은 계열화사업 상자로부터 사업추진계획을 제출받은 후(별표 2), 

분기별 1회 이상 추진실 을 검하여 리 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함(별표 2)

  ○ 사업주 기 은 '91년 이후 계열화사업자로 지정된 업체에 하여 매년말을 

기 으로 운 실태를 조사한 후 익년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별표3)

  ○ 사업주 기 은 사업 상자가 당  계획서를 수토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산 범 내에서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와 출취 기  통보

  ○ 민 원 발 생 등  부 득 이 한  사정 으 로  사업추 진 이  지연 될  경 우  사업주 기 은 

추진 가능성 여부를 단하여 당해연도 사업 상자 선정을 포기토록 유도

하고 민원해결 후 다음연도에 산을 재신청

 < 보고사항  시기>

보고사항 보고체계 보 고 일 서 식

◦2015 사업추진 계획 ‘15사업 상자→시․군․구→시·도 상자 선정 
후 1개월이내 별표2

◦2015 사업추진 실 ‘15사업 상자→시․군․구→시·도
 (상․하반기 연 2회 농식품부에 보고)

매분기 
익월5일까지 “

◦계열화사업 지정업체 
운 실태 시·도→농식품부 1월 말까지 별표3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계열화사업 주체를 심으로 축산계열화 지원자 의 운

실태 등을 검하여 부실화  부당집행 사  방지

  ○ 정 부 자  운 실 태  검결 과  지원 규 모 , 사업추 진 정 도, 사후 리 사항  등 

개 선사항 을  사업추 진 지침, 계 획  등 에  반  추 진

  ○ 사업자 자 집행 등 사후 리  검일정 

    - 상조직 :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계열화사업자

    - 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 (5월, 9월)

    - 검반 : 농림축산식품부(주 ), 시도  시군구 사업담당자 합동 지방문 검

    < 검항목>

    -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황, 자 집행의 정성, 리 황 등

    - 사업실  : 정부자  집행내역 비 사업실  등

 《제 재 》

 사업주 기

  ○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사업추진결과를 기간내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지시(추진 인 사업은 매분기별 1회이상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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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 지원을 단

 6 . 사업평가   환 류 단 계

  ○ 동 사업 추진 시 검․평가 등을 통해 개선사항 발굴 후 지침 개정 시 반

Ⅳ. 2016 년도 사업신 청  수 요 조 사  기타 사항

 1. 2016 년도 사업수 요 조 사 

  ○ 별도의 수요조사 없이 사업물량 감안하여 신청자를 상으로 우선순  등

을 정하여 사업 추진

 2. 2016 년도 사업신 청   지원 상 자  선정 안 내  

  ○ 2015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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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축산계 열 화 사업 자 지원  상   내 용

 

구     분 지 원 범 지 원 조 건 비  고

 1. 계열화사업 

주체 사육시설

◦계열화사업 주체가 직 하는 

생산기반시설(종축장, 부화장)

  - 사무실, 리사는 

자담으로 추진

- 사업비의 70% 이내

- 연리2∼4%( 농법인 등  2%, 

농․축  3%, 일반기업 4%)

※ 리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3년거치 7년균분 상환

 2. 가공시설(육가공 

공장, 난가공장, 

계란집하장 등)

◦｢도축·가공업체 시설  

운 지원｣ 사업과 동일 

 * 도계(압)장시설을 

확충하는 경우 련 

생산자 단체장의 추천

�� �

 3. 유통시설 ◦유통에 필요한 매장․ 

시설․장비  등
�� �

 4. 축산계열화 

시스템 구축(ICT 

융복합 지원)

◦사료·육종·사육·도축·가공 리 

등 계열화시스템 구축 지원

◦RFID/USN을 활용한 축산농

가 사육환경, 이, 선별 등 

사육 리 지원

◦RFID를 활용한 생산·유통·

매이력 리 시스템 지원

 �

 5. 계열화사육비 ◦축산물 종 합 처 리 장 과 

연계된 계열화사업 주체 등

◦자축구입비, 사료비,

  약품비, 탁사육수수료 등

- 총사업비의 50%이내

- 연리2∼4%( 농법인 등  2%, 

농․축  3%, 일반기업 4%)

※ 리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2년이내 상환

 6. 인센티  자

  (운 자 )

◦자축구입비, 사료비,

  약품비, 탁사육수수료 등

- 연리 0∼1%

- 2년이내 상환

별도지침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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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 축산자 조 지원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 과 입니다.

담 당기 담 당과 담 당자 화 번 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 과

과  장 김종구

사무  홍상

사무  이연섭

서기  서재호

사무  주동철

사무  우만수

044-201-2331

044-201-2334

044-201-2332

044-201-2336

044-201-2338

244-201-2340

Ⅰ. 사업개 요

 1. 목   

  ○ 축산단체의 건 한 자조활동을 통하여 축산업자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하고 축산업의 안정  발 을 도모

 2. 근 거 법 령

  ○ 축산자조 의 조성  운용에 한 법률

 3 .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단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합  계 275,622 42,792 42,792 38,512 45, 9 8 6 45,986

국  고 130,886 21,396 21,396 19,256 22, 9 9 3 22,993

자부담 144,736 21,396 21,396 19,256 22, 9 9 3 22,993

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1. 사업 상 자

  ○ 민법 제32조에 의거 구성된 품목별 비 리법인인 국단 의 단체, 농업 동

조합법 제121조에 의거한 농업 동조합 앙회 등 자조 을 조성한 축산단체

 2. 자 조 의  용 도

 ○ 축산물 소비 진 홍보



- 1029 -

 ○ 축산업자  소비자, 도매인 등과 수납기 에 한 교육  정보제공

 ○ 축산물의 자율  수 안정, 유통구조 개선  수출활성화 사업

 ○ 축산물 소비 진, 품질  생산성 향상, 안 성 제고 등을 한 조사와 연구

 ○ 자조  사업에 한 경제성 평가

 ○ 그밖에 자조 의 설치목 을 달성하기 하여 자조 리 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 지원 형 태

  ○ 농가거출 의 100%범  이내에서 지원(다만, 사업실  등 평가결과에 따라  

     산 범 내에서 차등지원 가능)

 4. 거 출 의  한 도  지원 조 건

  ○ 거출 의 한도는 가축 는 축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의 1000분의 5이내로 하며,  

     구체 인 거출 의 액은 의무자조 의 경우 의원회가 정하고, 임의자조 의  

     경우 자조 리 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축산단체가 정함 

  ○ 축산물(쇠고기, 우유,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오리고기, 녹용, 꿀 등) 소비 진  

     홍보  정보제공 등을 해 생산자단체 심으로 농가가 자조 을 조성할 경우 

     자조  조성액 범  내에서 보조지원

    * 다만, 정부 출연  는 지원 은 「방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과 

신문의 고(방송 로그램에서 축산물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노출시키는 

형태의 고는 제외한다)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1. 사업신 청 단 계

 축산단 체

  ○ 자조 사업 추진계획 제출

    - 자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축산단체는 해당 회계연도 11월 30일까지 

의원회의 승인 등의 차를 거쳐 공시(자조  홈페이지  련 회 홈

페이지 게시)

    ․ 자조 사업 추진계획 제출시 자조 의 명칭, 자조 의 목   내용, 수입 

 지출계획, 자조 의 공동운  방법  차, 자조  조성방법  일정, 

소비 진 사업 등을 포함하여 제출

    ․ 사업계획  산내역은 세부사업별로 구체 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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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조  조성 의사결정, 운 방법 등은 축산자조 의 조성  운용에 한 법률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시행

 2. 사업 승 인 단 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담당부서는 동 법률에서 규정한 차에 따라 축산단체에서 자조 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제출시 사업계획의 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승

      인하고 보조  교부조건을 붙여 보조  교부결정  통지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담당부서는 사업계획 승인시 동일 축산물내에 복수의 

축산단체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 수립 등 자조  설치시 련 축산단체의 

참여 여부,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축산물의 조성  운용에 한 법률의 

규정과 부 합 하 는 지 여 부 , 거 출   축발 기 지원 액  등  자 조  재 원 의 

타당성 등을 확인 후 승인

 3 . 세 부 계 획 수 립   시행 단 계

 축산단 체

  ○ 축산단체는 자조 의 효과 인 운 을 하여 자조 리 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자조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음

    - 의무자조 은 “자조 리 원회”를 임의자조 은 “자조 원회”를 구성

    - 자조 사무국은 자조  사업 체를 총  조정·취합·보고· 리

  ○ 하나의 축산물에는 하나의 자조 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쇠고기의 경우

     에는 한우와 육우를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 하나의 축산물에 2개 이상의 축산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하나의 자조 을 설치하여야 한다.

  ○ 자조 은 “의무자조 리 원회”와 “축산단체(임의자조 원회)”가 운용함

    - 자조  사업은 농가 체  산업을 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자조  산

으로 시행되는 모든 사업에는 자조 이 주최함을 명시. 

      사업시행단체(농 , 회)는 주 기 으로 표시

    - 자조 의 조달  운용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계리

    - 하나의 축산물에 2이상의 축산단체가 공동으로 자조 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

운 의 방법  차를 정하고, 축산업자의 거출   축발기  보조  등을 

입 한 별도계좌를 개설하여 공동 리하도록 함

    - 자조 리 원회는 회계연도마다 자조 의 조달  운용에 한 결산보

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1월말까지 리 원회의 심의․의결(의무자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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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의원회의 보고․승인)을 얻어 공시

    - 한,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를 당해 회계연도 12월말까지 리 원회의 

심의․의결(의무자조 의 경우 의원회의 보고․승인)을 얻어 공시

 4. 자 배 정 단 계

   ○ 사업주 기 은 자조 사업 추진실 에 따라 보조  교부신청

   ○ 농 앙회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보조 교부결정통지에 따라 서류 확인 

      후 보조 을 지 하고, 보조 이 과 는 부당하게 지 되었을 경우 즉시 회수

      조치

     - 보조  리에 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 등 

계법령, 규정  사업지침을 수하여 보조  집행 리

   ○ 사업자 (자부담  포함)의 집행확인은 사업자등록소지자의 자필로 서명한 

      수증 는 세  계산서, 동인의 융기  자료 등 객 인 사업실 의 증거

      자료로 하여야 함

     - 사업실 에는 세부사업 내용 는 세부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 액  

노무비 등의 명세 확인

 5. 이 행 검단 계

 《사후 리   제 재 》

   ○ 농림축산식품부장 은 자조 의 거출  운 에 한 업무를 지도․감독하

       며, 축산단체에 하여 자조 에 한 업무․회계  재산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는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추진 황  추진계획(계획 비 실 ), 계좌별 입출  내역  잔액을 

정기 으로 보고하게 하고, 주요 안  사업진행상황, 자조  입 황 

등을 수시로 보고하게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 은 축산단체  수납기 에 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음

   ○ 사업주 기 은 축산자조 사업의 조기정착을 하여 농가, 련단체 등과 

      극 홍보  조

   ○ 자치단체장은 축산자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하여 사육두수 조사 등 

      극 인 행정지원

   ○ 축산단체(자조 리 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장 에게 자조  지원실  

       정산결과를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

      시  제출(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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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사업평가   환 류 단 계

 《사업평가 》

   ○ 자조 사업 추진과 련하여 매년 사업실 을 분석·평가하여 우수단체에  

 해서는 사업별로 인센티  지원을 부진단체에 해서는 패 티를 부과

           할 수 있음

 《환  류 》

   ○ 사업실  평가결과 제기된 문제  등을 감안하여 사업지침  련규정 

      개선과 산편성 반

Ⅳ. 2016 년도 사업신 청  수 요 조 사  기타 사항

 1. 2016 년도 사업수 요 조 사

   ○ 축산단체로부터 사업수요 조사

 2. 2016 년도 사업신 청   지원 상 자  선정 안 내

   ○  2015년도 사업시행지침을 참고하되, 시행  일부 지침 개정 가능



- 1033 -

【참 고  :  사업추 진 차】

임의자조 의무자조

자조 리 원회  
설립

자조 설치공동 비
원회설립

축산단체 축산단체

(자조 리 원회의 

심의․의결)

사업계획  
수립․제출 가축사육두수조사

축산단체 시장,군수→시·도→농림부

사업계획승인 의원선출

농림부(품목담당과) 축산단체

거출 조성 거출 납부에 한투표

축산업자→축산단체 의원회

자조 리 원회  
설립

축산단체

(자조 리 원회의 

심의·의결)

소비홍보 등 집행 사업계획수립· 제출 (◦자조 리

원회의 심의·

의결

◦ 의원회의승인)

축산단체 축산단체

사업계획승인

농림부(품목담당과)

거출 납부  지

축산업자→수 납 기
→ 축산단 체

소비· 홍보 등 집행
(자조 리 원회의 

심의·의결)축산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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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한 우 직 거 래 활 성 화 지원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 석 기 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 과  입 니 다 .

담 당기 담 당과 담 당자 화 번 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 과
과  장 김종구
사무  이연섭

044-201-2331
044-201-2332

Ⅰ. 사업개 요

 1. 목   

  ○ 국내산 축산물을 유통단계 축소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축산물을 

합리 인 가격으로 공 함으로써 소비기반 확   축산업 경쟁력 제고

 2. 근 거 법 령 :  축산법 제3조 (축산발 시책의 강구)

 3 .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단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년 이후

합  계 - - - 20,000 20,000

국  고 - - - 6,000 6,000

지방비 - - - - -

융  자 - - - 6,000 6,000

자부담 - - - 8,000 8,000

ㅇ한우직거래활성화

지원
- - - 20,000 20,000

  - 국  고 - - - 6,000 6,000

  - 지방비 - - - - -

  - 융  자 - - - 6,000 6,000

  - 자부담 - - - 8,000 8,000

* '15년 신규사업임



- 1035 -

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1. 사업 상 자

  ○ 한우, 육우, 돼지 사육을 목 으로 설립한 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

앙회 비회원조합으로서 1년 이상의 실 이 있는 법인 는 조합

 2. 지원 자 의  사용 용 도

  ○ 식육 매 포(겸업 음식  포함) 건축, 기존건물의 매입( 지 구입비는 

사업계 획 서상 의  사업비  외 로  매 입 ), 건 물 임 차료 (융자 에 한함)

  ○ 냉장, 냉동 매(진열장), 포장, 인테리어시설, 음식조리  매장비, 소 부산물 

추출(사골엑기스 등)시설, 기타 부 시설 등

 3 . 지원 형 태

  ○ 재 원 : 축산발 기

  ○ 지원기  : 보조 30%, 융자 30%( 리 3%,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자부담 40%

 4. 지원 한 도액  기   범

  1)  지원 한 도 :  개소당 6억원(보조 3, 융자 3) 이내

  2)  지원 규 모

  ○ 연 20개소 (한우 15개소, 돼지 4개소, 육우 1개소씩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신청규모에 따라 탄력 으로 운 )

   - 지자체별 사육규모를 고려하여 지역별 지원 개소수 배분

  2)  자 용 도 세 부 항 목 별  기

   ○ 직거래 매장 시설 기

    - 식육 매 포 면  33.0㎡(10평형) 이상

    - 식육 매진열장⋅냉장숙성실⋅냉동실⋅냉장육 기, 소 부산물 추출(사골

엑기스 등)시설 설치

    - 기타시설 : 축산물 생 리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별표10]의 “7. 축산물

매업”  식육 매업에서 정하는 시설

    - 겸업 음식 의 경우 면 은 132.2㎡(40평형)이상(식육 매장소 포함)으로 

하고 음식 은 식품 생법 제21조에 의한 시설기 을 수

    * 지원 희망 사업 상자는 사업신청 시 구체 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부지매입·건물매입·건물임차 련 계획서, 매장 치, 공사기간, 운 주체, 

운 방법, 용도별 자 소요액 등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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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1. 사업신 청 단 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지침 수립  시달(지자체)

  시·도(지자체)

  ○ 사업 주  시ㆍ도는 사업공고  홍보 추진

  사업 상자

  ○ 사업희망자는 ’15.2.28일까지 시ㆍ도에 사업 신청

※ 사업자 제출서류

 ㆍ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사업내용, 견 서 등), 법인등기부등본  사업 정

부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신용조사서(별지 제2호서식)  련 증빙서류 등

2. 사업자  선정 단 계

  시·도(지자체)

  ○ 사업주 기 (시ㆍ도)에서는 사업내용 확인( 지실사보고서)  심의

    - 우선순 를 정하고 우선순 표와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

에게 신청(’14.3.16일까지)

     * 우선순  : 1년 이상 경 실 이 있는 사업 상자를 상으로 하되, 농조합법인의 

사육  출하규모 > 법인 경 실   자본규모 > 농 , 6차산업 등 지역개발사업과 

연계 는 지역 농산물 활용 여부 > HACCP 인증  친환경인증 여부 

    - 련증빙서류는 시ㆍ도지사가 보 (농림축산식품부 미제출)

    - 검토  추천을 한 실사 시 시ㆍ군ㆍ구와 조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장 은 우선순 에 따라 시ㆍ도별 상자를 선정ㆍ통지('14.3.31일까지)

    - 동 자가 있을 경우 농식품부장 이 별도로 세부 우선순 를 정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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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세 부 계 획 수 립   시행 단 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농림사업시행지침을 작성 발표

  시·도(지자체)

  ○ 사업비 검정ㆍ정산  확인(시ㆍ군ㆍ구 조)

  사업 상자

  ○ 시공업체 선정ㆍ착공, 사업완료 신고ㆍ사업비 신청

  ○ 사업 상자는 계약서  자 집행 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보 하되, 

자 집행 련 증빙자료는 세 계산서를 비치․보 (사후 리 기간 동안)

  ○ 기타 자 집행 등에 한 사항은 「보조 의 리에 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  축산발 기  운 규정 등을 따름

  ○ 공사 감리업체를 지정하여 감리 실시

 4. 자 배 정 단 계

  시·도(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비 요구  배정통지

  ○ 융자사업비는 사업주 기 (시ㆍ군 조)의 기성고 확인에 따라 출취  기 에서 집행

    - 사업주 기 은 기성고에 따라 추진내용을 출 취 기 에 통지하고 출

취 기 은 자 집행의 정성 여부를 검정한 후 출 실행

    - 축산발 기 운용규정(농림부 훈령 제1164호, ’04. 5. 31.)에 의거, 자 집행요건, 

차  증빙서를 확인한 후 자 을 집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비는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사업주 기 (시ㆍ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자 배정요청 신청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 배정 추진

    - 사업주 기 은 할구역 사업추진 경 체의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자  

배정 신청을 받아, 타당성 검토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자  배정 요청

    - 농림축산식품부는 자 지원 한도액 이내에서 자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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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 행 검단 계

 《사후 리 》

  사업 상자

  ○ 사후 리

    - 사후 리 기간 내에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시 자 회수를 원칙으로 함. 

다만,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자 을 승계코자 할 

경우에 지자체의 검토를 거쳐 농식품부의 사  승인을 받아야 함

    -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할 경우 체시설․장비의 

구입을 제로 하되, 여건 변화에 따라 체시설이 필요 없을 경우 지자체의의 

검토를 거쳐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처분

  ○ 사업 상자 수사항

    - 축산물 생 리법, 축산법, 식품 생법 등 계법령에 의한 수사항

    - 음식  겸업의 경우 식품 생법상 원산지 표시제 실시

    - 직거래를 통해 유통마진을 최소화하여 소비자에게 렴하게 축산물을 공

하고,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착한식당” 등 지정에 노력

  ○ 자 을 허 , 목  외 사용 등 부당 사용할 경우 : 지원된 자 을 액 회수

하고 향후 3년간 지원 상에서 제외

  시·도(지자체)

  ○ 사업추진기간  분기별 1회 이상 지 검  지도실시

    - 사업추진내용 검 : 사업주 기 (지자체)은 리ㆍ 검  운 지도

    - 건설추진상황(부진시 사유  해소방안 강구) 등 정상추진을 한 제반사항

    - 사업주 기 은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지도하고, 사업 완료시 30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여 사업비를 정산하고, 련규정 등에 의하여 사후 리 실시

  ○ 보조 으로 취득한 요재산 리

사 업 명 재 산 명 사후 리기간 처분제한기

○한우직거래활성화

지원

○ 기계·장비

○ 건축물

○ 5년

○ 10년
시설·기계·장비 양도 등

    - 처분제한기  : 보조 의 산  리에 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여, 담보제공 등을 지하는 내용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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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완료 후 필요시 지 검 실시

    - 사업주 기   출취 기 은 본 사업자가 련법령이나 규정을 반

하여 자 을 사용하거나 사업목 을 달성할 수 없다고 단될 경우에는 

시정지시 는 자 회수 등 필요한 조치 강구

ㆍ추진실  보고 :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ㆍ완료보고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년2회 이상 지자체와 합동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 사항을 검(상ㆍ하반기 각 1회)

    - 사업자 추진  지원 자  사용의 정성 등 

 《제 재   처 벌 내 용 》

  시·도(지자체)

  ○ 토목  건축공사는 경쟁입찰(공사 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을 통하여 

시공업자 선정을 투명하게 추진

    - 장비ㆍ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건축공사 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의 계약으로 사업시행

    - 시공 업체  선정 ㆍ 계 약 시에 는  시ㆍ 도 는  시ㆍ 군 에 서 입 회 하 고  응 찰   

낙 찰업체 공개 등 지도ㆍ감독

  ○ 계약서  자 집행 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할 것

    - 자 집행 련 증빙자료는 세 계산서를 비치하여야 함

  ○ 기타 자  집행 등에 한 보조  리에 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

업 리 기본규정  축산발 기 운 규정에 따름

Ⅳ. 2016 년도 사업신 청  수 요 조 사  기타 사항

 1. 2016 년도 사업수 요 조 사

   ○ 별도의 수요조사 없이 사업물량을 감안하여 신청자를 상으로 우선순 를 

정하여 사업 추진

 2. 2016 년도 사업신 청   지원 상 자  선정 안 내

   ○ 2015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 참고

 ※ 사료제조시설, 상기 지원내용이외 기타시설  재료비는 자부담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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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2년까 지 2013 년 2014년 2015년 2016 년이 후

합  계 2, 209 7,071 3,995 2,248 계속사업

국  고 2, 209 4,400 2,969 1,868

자부담 2,617 1,026 380

6 9 축산 련 종 사자 교 육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입니다.

담 당기 담 당과 담 당자 화 번 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과  장 이상만

사무  김국회

044-201-2311

044-201-2317

농 앙회 축산컨설 부
  장 정인

차  장 최규

02-2080-8526

02-2080-8528

Ⅰ. 사업개 요

 1. 목

  ○ 축산 련 종사자로 하여  축산 련 법규, 가축방역, 질병 등의 교육을 체계

으로 이수하게 함으로써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 루엔자 등 악성 가축

질병을 방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

 2. 근 거 법 령

  ○ 축산법 제33조의2  가축 염병 방법 제17조의3

 3 .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단  : 백만원)

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1. 사업 상 자  

  ○ 축산업 허가·등록 상, 가축거래상인  축산차량종사자 상 교육을 실시하기 

한 교육총 기   교육운 기

 2. 지원 자 격   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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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총 기  : 농 앙회

  ○ 교육운 기  :「축산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

하거나, 「가축 염병 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6제3항  「축산시설 출입

차량 무선인식장치 운 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7조에 따라 농

앙회에서 지정한 교육운 기

   - 농·축 , 축산 련 회, 학교,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3 . 지원 상

  ○ 교육총 기  : 교육사업 운 에 필요한 인건비, 산개발·보수비용, 기본 교육

교재, 설명회, 교육 상자 안내비(SMS) 등 제반비용

  ○ 교육운 기  : 직  교육비(강사료, 원고료, 교육교재비, 교육장 사용료, 래카드, 

사무용품 등)  교육 운 비

   * 교육총 기 은 교육운 기 의 세부 지원내역 등에 하여 별도 지침 마련

 4. 지원 자 의  사용 용 도

  ○ 교육총 기  : 교육사업을 총 하여 운 하기 한 비용

  ○ 교육운 기  : 교육에 소요되는 직ㆍ간  비용

 5. 지원 형 태   사업 의 무 량

  ○ 재원 : 농업구조개선특별회계자

  ○ 사업량 : 35.4천명(의무교육 21.4천명,  보수교육 14천명)

  ○ 사업비 : 2,248백만원(보조 1,868백만원, 자부담 380백만원)

  (단  : 백만원)

합계
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구  분 계 보조 융자

2,248 1,868 1,868 - - 380

교육운 기  교육비 1,268 888 888 - - 380

교육총 기  운 비 980 980 980 - - -

  ○ 지원기

   - 교육운 기  교육비 : 보조 70%, 교육생 자부담 30%

    * 교육총 기 (농 앙회)에서 실제 교육비, 산 등을 고려하여 교육비를 산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의하여 교육과정별 교육생 자부담을 결정

   - 교육총 기  운 비 : 100%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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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지원 한 도액  기   범

  ○ 교육비는 교육총 기 에서 산출한 교육과정별 교육단가의 70% 이내에서 보조 지원

   - 교육운 기 별 실제 소요된 교육비에서 교육생 자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지원

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계 획 단 계 〉 〈추 진 단 계 〉 〈실 행단 계 〉 〈실 행단 계 〉

농림축산식품부 교육총 기
(농 앙회)

교육운 기 지자 체
( 시· 군 · 구 )

사업시행지침서

마련, 산 확보

 검 등 →

세부 교육운 지침 

마련, 교육운 기  

지정에 한 업무,  

교육 로그램 제공, 

교육 상자 이력 

리, 보조  정산, 

교육 결과보고, 교육

산 운  등

→

교육 실행, 교육생

정보 등록, 교육

수료결과 보고  

보조  청구 등

→

←

축산업 허가제 

 교육 홍보, 

교육 상자 

악  교육이수 

안내 등 교육과

련 제반 사항 

조 

 1. 사업신 청 단 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 련 종사자 교육사업 시행지침서를 마련하여 지자체  

교육총 기 에 통지

   - 교육총 기 은 세부 교육지침을 마련하여 교육운 기 에 통지

  ○ 교육운 기 으로 지정받으려는 기 ·단체는 교육총 기 을 거쳐 농림축산

식품부장 에게 지정신청서를 제출

   * 축산 련종사자교육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farmedu.kr)에서 교육운 기  지정신청서 게재

 2. 사업자  선정 단 계

  ○ 축산업 허가·등록 상  가축거래상인 련 교육운 기 의 경우, 교육총

기 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ㆍ고시(축산법)

   - 축산차량종사자 련 교육운 기 의 경우, 교육총 기 에서 교육운 기 을 

지정(가축 염병 방법)

 3 . 세 부 계 획 수 립   시행 단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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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추진 세부 차

   - 교육총 기 은 교육운 기 에 하여 지속 지도ㆍ 리

  ○ 기 별 주요 역할

기 명 주 요 역 할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검역 본 부 )

○ 축산 련 종사자교육 사업시행지침서 마련

○ 사업추진에 한 반 인 사항을 검ㆍ 리

지자 체

( 시· 군 · 구 )

○ 축산업 허가  등록제 홍보

○ 축산 련 종사자교육 홍보

○ 교육 상자 악, 교육이수 안내, 강사 등 교육 련 

   제반사항 조

○ 교육 상자에 한 검ㆍ 리 

교 육 총 기

( 농 앙 회 )

○ 교육 련 세부운 지침 수립  통보

○ 교육과정 개발  교육 홍보, 보조  정산 련

○ 교육이수자 이력 리  산시스템 운

교 육 운 기

○ 교육실시 계획 수립  교육 상자 모집

○ 교육실행  교육결과 보고

○ 보조  정산  교육이수 리

 4. 자 배 정 단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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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 : 교육총 기 이 보조  교부 신청시 보조  교부

  ○ 교육총 기  : 교육운 기 의 교육실시 결과보고  보조  지  신청서를 

검토 후 정산

  ○ 교육운 기  : 교육실시 후 보조  집행 내역에 따라 교육총 기 에 보조  

지  신청

 5. 이 행 검단 계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 지 지도· 검(연 2회이상)

   - 사업 이행상황 검  문제 ,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사업지침에 반

  ○ 교육총 기  : 교육운 기  교육추진상황 지도· 검(수시)

   - 교육결과  보조  정산 보고(교육운 기  → 교육총 기  → 농림축산식

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6 . 사후 리 단 계

  ○ 교육총 기  : 국고보조  정산 시 는 장 검을 통해 부당사용 등이 확인

되었을 경우 차감 지  는 환수 조치

  ○ 검 상  시기 

구 분 일 정 검 상 내   용

서면검토

(농식품부)
3월

교육총

기

▪‘14년 사업실  보고서 검토(교육실 , 산

실 , 사업 황 등)

장 검

5월

·

11월

교육운

기

▪ 교육운 기  검

  - 시도별로 교육운 기 을 선정하여 농림

축산식품부·교육총 기  등과 합동 검

 ※ 검 상에 할 지자체 포함

  ○ 검방법 

   - (서면검토) ‘14년 사업실  보고서의 사업추진 실 , 산집행 실  등 검토

   - ( 장 검) ‘15년 국고보조  집행의 정성  사업시행지침(교육운 지침 

포함) 수 여부 등 

  ○ 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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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비고

교육운 지침 수 

여부

▪ 국고보조   자부담 집행의 정성

▪ 강사 자격의 정성

▪ 개인정보 수집  이용의 정성

사업추진 검

▪ 교육시 축산정책이나 시책 등에 한 안내 

    홍보

▪ 교육내용의 정성(동 상 시청 등)

▪ 교육운 기 의 연간 교육계획 수립 여부
교육운 기 의 

합성
▪ 교육실시 장 검

지자체의 교육 안내 
▪ 교육 상자 악  교육이수 안내 등 교육

   운 기 과의 상호 조 계

 7 . 사업평가   환 류 단 계

  ○ 사업평가

   - 교육 상자 비 교육이수자 비율 

   - 고객 만족도, 개선사항 등에 하여 설문조사(상·하반기 각 1회) 실시

  ○ 평가결과 환류

   - 설문조사결과 정책  사업지침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반

   - 사업평가 결과 우수사례에 하여 홍보·교육 자료로 활용

   -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산편성 방향과 제도개선 사항을 반

Ⅳ. 2016 년도 사업신 청  수 요 조 사  기타 사항

 1. 2016 년도 사업수 요 조 사

  ○ 교육운 기 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업자(기 )는 교육운 기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총 기 (농 앙회)에 신청

 2. 2016 년도 사업신 청   지원 상 자  선정 안 내

  ○ 2015년도 상자와 동일





������





- 1049 -

6 9 농 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농림축산식품부 농 산업과 입니다.

담 당기 담 당과 담 당자 화 번 호

농림축산식품부 농 산업과
과  장 박성우

사무  이재천

044-201-1581

044-201-1586

Ⅰ. 사업개 요

 1. 목   

  ○ 농 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차·2차·3차 복합산업화를 진하고 창업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 

증 를 도모

    - 농 산업 발 을 한 핵심주체 양성, 지역발 체계(RIS) 구축, 지역 부존

자원의 발굴  산업화에 필요한 지역 R&D 기반 구축

    - 농산업, 향토식품․특산품 가공 등 농 형 제조업 육성  기업투자 유치, 

농  체험·휴양서비스  도·농교류 활성화 기반 구축

 2. 근 거 법 령

  ○ 「국가균형발 특별법」 제16조

  ○ 「농어업·농어  식품산업 기본법」 제51조, 제52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농어 지역개발 진에 한 특별법」 제31조, 

제35조, 제38조

  ○ 「농어 정비법」 제73조, 제74조, 제77조, 78조

     * 시·군·구의 농업·농   식품산업 발 계획 등 장기계획에 농 자원 복합산업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농어 산업육성 기본계획  시행계획으로 인정

  ○ 「산업입지  개발에 한 법률」 제5조

  ○ 「도시와 농어  간의 교류 진에 한 법률」 제6조, 제12조

  ○ 「식품산업진흥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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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단  : 백만원)

구    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합    계 1,364,304 421,120 352,586 315,624 계속

국고보조 682,152 210,560 176,293 157,812 계속

지 방 비․
자 부 담

682,152 210,560 176,293 157,812 계속

   * 농 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은 시·도 자율사업(포 보조)으로 시·도 산한도 내

에서 자율 으로 편성하므로 '16년이후 재정투입계획 측이 어려움

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1. 사업 상 자

  ○ 사업 상자 : 농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농축산물가공업체, 시장·군수·구청장, 

연구단체 등

    - 특혜시비 방지 등을 해 가공업체 등에 한 시설비 지원은 시·도 는 

시·군·구별 자체기 에 따라 공모방식 등으로 선정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소기업기본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제조업(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는 자본  80억원 이하) 기 에 해당하는 소기업에 해서만 지원

  ○ 사업주  : 시·도지사

  ○ 시행기  : 시·도지사 는 시장·군수·구청장

    * 농공단지 조성 : 특별· 역시, 수도권 지역 시·군·구 제외(농공단지 개발  운 에 

한 통합지침에 의함) 

 2. 지원 자 격   요 건

  ○ 농업인 조직의 경우, 「농어업경 체 육성  지원에 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 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

법인 제외)

  ○ 작목반 등 비법인이 법인( 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환된 경우

에는 작목반 등 비법인의 운 실 과 법인의 총 운 실 이 1년 이상일 것 

     * 법인이 아닌 제조․가공업체 등의 경우에도 총 운 실 이 1년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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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지원 상

   ○ 농  산업주체 역량강화  신체계 구축 

    - 농  산업 역량 강화를 한 RIS체계 구축  활성화 지원

    - 농업인, 소상공인, 마을주민 상 역량 강화 로그램 개발․운

    - 농축산물 공동마  조직 구축 로그램 개발․운  

    - 소규모 창업 교육  창업기업 보육 지원

    - 도농교류 활성화를 한 지역리더양성 로그램 개발․운  등

  ○ R&D  컨설  등 지원 강화

    - 농  자원 산업화와 련된 학․민간 연구소 등의 R&D네트워크 구축 지원

    - 향토 자원 발굴  산업화 방안 연구 등

    - 지리  표시, 상품 특허 등 지 재산권 획득 지원 등

    - 우수 향토기업의 상품 개발  마  활성화를 한 R&D․컨설  지원

  ○ 농 자원복합산업화를 한 생산․유통 기반 구축

    - 복합산업화와 연계하여 지역 농업 생산․유통 신  효율화를 한 

인 라 구축

    - 향토자원 활용형 제조가공업체․식품업체의 설비 화 등 지원

    - 로컬푸드 등 지역 농축산물․식품 소비기반 확충 로그램 지원

    - 향토 상품 수출  마  

  ○ 농  기업 유치  향토기업 집 화 기반조성

    - 특화농공단지 부지조성  노후농공단지 시설 개·보수 지원

    - 농공단지 입주기업 상 기술정보․마  지원 로그램 운  등

  ○ 농 형 체험․휴양 비즈니스 기반 구축

    - 체험휴양 로그램 운

    - 농 테마공원 등 거  체험․휴양기반 구축

    - 지역단  체험․휴양 패키지 로그램 개발  마

    - 농  ․ 로그램 문가 육성  문가 컨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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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제 외 상  사업 >

◦ 법령에 의한 지원제외 사업

   - 「국가균형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 별표2 지원제외사업

   - 「보 조  리 에  한  법 률 시행령」 제 4조  별 표1의 2 지방 자 치 사무로 

환된 사업

 ◦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지방자치단체 이 사업

 ◦ 지역발 특별회계 농 자원 복합산업화지원 분야 이외 재원으로 추진되는 

타 정책사업과 복되는 세부사업

 ◦ 농정 추진방향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원이 하지 않은 사업

   - 과잉생산으로 문제가 되거나, FTA기 으로 폐원 보상하는 농산물의 재배

면  확  는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사업

   - 비료․농약․사료․종자  등 농가단  소모성 투입재 지원사업

   - 개별 농가단  시설 설치  장비구입비 지원사업

   - 손실보  지원사업 등

 ◦ 부지 확보, 각종 향평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사 이행 차 미이행 사업

   - 시․군은 련법령에 따른 행정 차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농공단지 

조성, 농 테 마 공 원  조 성  등 )은  산신 청   행정 차 이 행(행정 차 

미이행 사업은 산신청 불가. 다만, 년도에 사 차 이행 완료 등 집행

가능성 입증시는 가능)

    * 기본계획수립(농어 정비법 등 사업시행 련 법령), 략환경 향평가(환경 향

평가법), 문화재 지표조사(문화재보호법) 등

 ◦ 지방재정법 제37조 등 계 규정에 의거 비타당성 조사  사업성 검토

결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

 ◦ 사업과 련 없는 경상  경비(업무추진비, 여비, 수용비 등)  행사․홍보비, 

조형물 설치비, 기 ․단체 운 비, 개인의 해외연수비 등은 동 포 보조

사업의 산으로 신청 불가

 ◦ 토지의 구입비(농공단지 사업  테마공원조성 사업은 제외), 건물의 매입 

는 임차(기존 제조·가공시설의 매입과 ·홍보 등을 한 지자체의 

임차료는 제외), 음식 ·숙박시설 설치(사업목 에 부합되도록 여러 1·2·3차 

개별경 체가 공동출자, 참여 등 동조합 등의 형태로 융복합화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외) 등은 동 포 보조사업의 산으로 신청 불가

 4. 지원 자 의  사용 용 도

  ○ 지원자 은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에서 별도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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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제 외 상  사업 >

    * 농 테마공원 조성사업의 진입도로 부지매입비는 국비 보조율 25%로 지원(나머지는 

지방비로 부담)

 ◦ 차량(탑차 등), 지게차 등의 장비 구입비(보조율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지원기  : 국비 20%, 지방비 20, 자부담 60

�

 5. 지원 형 태   사업 의 무 량

  ○ 재    원 : 지역발 특별회계

  ○ 지원기  : 국고 50%, 지방비 50%(자부담 포함)

    - 세부 내역사업별로 사업의 공공성·형평성, 사업자의 책임확보, 특혜시비 

배제 등 여건을 고려하여 자부담률 결정

    - 다만, 「농공단지의 개발  운 에 한 통합지침」에 따른 농공단지 부지

조성비 지원사업(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정액지원

    - 농 테마공원조성 진입도로 부지매입비는 국비 25%로, 차량(탑차 등)·지게차 

등의 장비 구입비는 국비 20%, 지방비 20%, 자부담 60%로 지원

  ○ 사업기간 :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생산·유통·제조·가공시설 설치사업은 

2～3개년 사업으로 추진(단년도 사업추진 지양)

     * 시·도  시·군·구는 2년차 이후 사업비는 산 편성시 우선 반 하여야 함

 6 . 지원 한 도액  기   범

  ○ 지원한도 등은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 참조

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1. 사업신 청 단 계

사업시행지침 통지 → 사업공모 → 사업신청

농식품부/시·도(12월) 시·군(12～1월)
사업신청자→시·군·구

(～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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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자 선정 → 산신청 → 시·도심사  산요구

시·군·구(2월) 시·군·구→시·도(3월) 시·도→농식품부(～4.30)

  ※ 일정은 시·도, 시·군·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가 . 사업신 청 자

  ○ 농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농축산물가공업체 등은 할 시장·군수·구청장

( 는 시·도지사)이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

신청(사업 정 년도 1.20일까지)

   ※ 사업신청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 별지1호서식에 의하며, 

사업 성경에 따라 시·도 는 시·군·구가 따로 정할 수 있음

  나 . 시․ 도,  시․ 군 ․ 구 ( 지자 체 )

  ○ 시·군·구는 농업·농   식품산업 발 계획 등 시·군·구 장기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상으로 산신청(사업계획과 다른 산신청은 자제)

   ※ 총 사업비가 30억원 이상 투자되는 토목․건축사업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사  

사업성 검토를 받아야 함

   ※ 개별법령 등에 따라 세부내역사업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는 별도로 

해당 사업계획 수립 등의 차를 이행하여야 함

  ○ 시·도는 시·군의 산신청 수요 등을 감안, 농림축산식품부에 산신청(4월 30일까지)

   ※ 시·군에서는 타 사업의 세부사업과의 복여부를 반드시 검토하고, 그 검토의견

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 시·도에서는 시·군의 검토의견서 첨부 여부를 확인하고, 검토의견서 정 여부를 

평가하여 복되는 사업은 신청을 제외하여야 함

 2. 사업자  선정 단 계

신청 수 →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서면· 장조사 등)
→ 사업 심사

사업신청자→시·군·구 시·군·구 시·도

  가 . 시․ 도,  시․ 군 ․ 구 ( 지자 체 )

  ○ 시·군·구는 「농업·농   식품산업정책심의회」자체 심의 등을 거쳐 보조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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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사업자 선정시 공정성·객 성 확보를 해 련분야 문가*를 참여

시키고, 사업분야별 심의 원을 차별화하여야 함

     * 문가 : 학  연구소 소속 련 문가, 경 ·유통 분야 문가 등

  ○ 시·도 선정사업  시·군·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은 시·도가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선정결과를 할 시·군·구에 통지

  ○ 시·도 는 시·군·구는 보조사업자를 정하는 경우 원칙  공모제를 활용

(공모기간 10일 이상)

   - 시설설치 지원 상자로 가공업체 등을 선정하는 경우 시·도 는 시·군·구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 제91조  지역 내 농축산물

(주원료) 매입실 , 부지확보 가능성, 자부담 능력, 농가소득과의 연계성, 

경 실 ․재무구조 건 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선정기 을 마련하고, 동 기 에 따라 공모방식 등으로 사업 상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사업 신청시 성과지표(일자리, 매출액, 참여농가소득액 등)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 선정시 주원료를 지역 내에서 매입하는 우수한 업체  농산물

우수 리(GAP) 인증 리시설 요건을 갖추고 있거나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갖출 계획인 업체에 가 을 부여할 수 있음

   -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에 포함된 사업 는 지자체간 연계된 사업인 경우 

우선 선정

   - 창업·보육교육  경 컨설  이수 등 사 에 사업 비가 충실한 자와 6차

산업 ( 비)인증사업자는 선정시 우

   - 6차산업화 지구 조성사업의 연계사업으로 추진코자 할 경우 선정시 우

   - 한정된 재원의 효율  운용측면에서 동일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종료 후 

3년 이내에 추가지원 제한

     · 다만, 사업내용이 다른 경우 과거 지원한 사업에 한 성과·효과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성과가 있다고 단될 경우 지원 가능

   - 사업포기 이력이 있는 자에 해서는 3년간 동사업의 보조지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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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세 부 계 획 수 립   시행 단 계

  가 . 세 부 계 획 의  수 립

  ○ 시·군·구가 시행하는 사업은 시·군·구가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의 승인을 받아야 함(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한 같음)

  ○ 민간 보조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시·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함(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한 같음)

  ○ 시·도 는 시·군·구는 보조사업자가 당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타당한 경우 변경 승인을 하여야 함

    - 사업계획의 변경은 시·군·구에서 승인하되, 시·도가 정하는 요사항에 

하여는 시·도가 승인함

     ※ 요사항 : 보조사업자 변경, 사업비·사업규모(면  등)의 일정비율 이상의 

변경 등

  나 . 산 내 역 사업의  변 경

  ○ 시·도별 내역사업(붙임 유형별 가이드라인상의 7개 사업유형  감액변경

되는 내역사업 기 ) 산액의 20%이상 변경되는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의 후 변경하여야 함

    - 시·도는 내역변경 내용과 사유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시·도 자체변경의 

경우에도 변경결과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로부터 내역사업의 변경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시·도에 의견을 통지(시·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견을 

반 )

 4. 자 배 정 단 계

  가 . 농림축산식품부

  ○ 각  시·도의  분 기별  자 수 요 를  악 , 분 기별  자 배 정 계 획 을  수 립 하 고 

분 기별 자  배정(시·도는 세부내역사업별로 자 수요를 악한 후, 세부

내역사업별 자 소요 집계표와 함께 자 배정 요구, 서식 별도 통지)

  나 . 시․ 도,  시․ 군 ․ 구 ( 지자 체 )

  ○ 시·도는 분기별 배정된 국비와 함께 지방비를 포함하여 시·군·구에 자 을 

배정하고, 시·군·구는 분기별 배정된 자 을 사업완료 후 검정, 정산

     * 사업완료 이라도 연간 사업량의 기성고에 따라 보조  지  가능



- 1057 -

  ○ 시·도  시·군·구는 「보조  리에 한 법률」 등 련 법령과 「농림

축산식품분야 재정 리사업 기본규정」 등에 따른 집행 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 교부결정을 하는 시·도 는 시·군·구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리사업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보조 교부조건 부여사항을 포함하여 

수 자에게 보조 교부결정 조건을 부여

  다 . 보 조 사업자

  ○ 보조사업자는 보조 교부결정 조건 등을 수하여야 함

 5. 이 행 검단 계

  가 . 사후 리

시․ 도,  시․ 군 ․ 구 ( 지자 체 )

  ○ 시·도  시·군·구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 인 추진  리를 해 총 부서와 세부사업부서 간 긴 한 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도  시·군·구는 사업추진 실   자 집행 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검하 여 야  하 며 , 부 진  는  부 실 사업에  해 서는  즉 시 필요 한  조 치 를 

강 구하여야 함

  ○ 시·도는 분기별 사업추진실   자 집행 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하여야 함(사업추진실   자 집행 상황에는 세부내역사업의 추진실 과 

자 집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작성)

  ○ 시·도 는 시·군·구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 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해서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 제67조(사업의 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리

차를 이행하여야 함

  ○ 제조·가공분야 보 조 사업자 는  선정 된  후  련 분 야  창 업·보 육 교 육   경

컨 설 을  이 수 하여야 하며, 시·군·구는 이를 확인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 선정 에 련 교육 등을 이수하 거나 교육이수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시·군·구는 보조사업자가 선정 에 제출한 사업계획(지역원물 확보 등) 

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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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군·구는 사업완료 후 3년간 보조사업자의 매출액 등 경 실 을 검

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최소 3년간 사업성과(일자리, 매출액, 

참여농가소득액 등)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  교부결정시 조건으로 부여

  ○ 시·군·구는 보조사업자가 보조  는 간 보조 으로 취득한 요재산에 

하여 리기간 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 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의 행 를 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  리에 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

식품부장 의 승인 없이 보조 의 교부 목 에 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 를 하여서는 안 됨

  ○ 보조 으로 취득한 요재산의 리기간

재   산   명
사후 리기간

처분제한 기
부터 까지

▪건물  부속설비 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여, 담보제공,

교부목 에 배되는 용도사용▪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 리기간으로 함

    *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물품 리법」 등 규정에 따라 리

  ○ 시·군 ·구 는  요 재 산 황 을  해 당기  인 터 넷  홈 페 이 지 등 에  항 상  공 시

하여야 함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 추진상황을 검(분기별 1회)

    - 사업별 집행실 , 세부내역사업별 추진상황, 장애로 사항 등 검

  ○ 사업성과 달성을 해 모니터링․컨설  등 측면지원 실시

    - 모니터링 결과 필요시 세부사업내용의 수정 등을 지자체에 권고

  나 . 제 재   처 벌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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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  시․ 군 ․ 구 ( 지자 체 )

  ○ 시·도 는 시·군·구는 보조사업자가 보조 을 법령에 반하여 사용하거나, 

허 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교부를 받았을 경우

    - 사업취소․자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도  농림축산

식품부에 보고

보 조 사업자

  ○ 보조 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령  보조  교부결정내용을 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 으로 취득한 재산을 앙 서 장의 승인없이 양도· 여·담보제공 등을 

하 을 경우에는 보조  리에 한 법률에 따라 보조  환수 등의 처분

받을 수 있음

 6 . 성 과 측 정 단 계

  ○ 일자리 창출, 농 기업 매출액, 참여농가 소득액, 방문객 등의 성과를 측정

사업성과 제출 →
사업추진실 보고서

작성·제출
→ 사업성과측정

보조사업자→시·군·구 시·군·구→시·도→농식품부 시·도, 농식품부

 7 . 사업평가   환 류 단 계

  가 . 사업평가

지역 발 원 회

   ○ 지역발 원회의 지역발 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지자체 평가 실시

     - 시·도 자체평가 실시 → 지역  평가

     - 평가시기 : 1～4월

  시․ 도,  시․ 군 ․ 구 ( 지자 체 )  

   ○ 시·도는 지역발 원회의 지역발 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자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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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별 사업추진실  보고서 등) 제출(REDIS : 지역발 종합정보시스템)

  나 . 환     류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별 는 사업별로 인센티 ( 산 추가지원) 

 페 티( 산 삭감) 등 부여

 ○ 모니터링, 성과평가  집행실태 악을 통해 제도개선 등을 추진

Ⅳ. 2016 년도 사업신 청  수 요 조 사  기타 사항

 1. 2016 년도 사업수 요 조 사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언제나 할 시·군·구에 사업을 제안할 수 있음

 2. 2016 년도 사업신 청   지원 상 자  선정 안 내

  ○ 시·도, 시·군·구에서 별도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신청

    - 시·군·구 공모시 시·군·구에 사업 신청(사업 정 년도 1.20일까지)

     * 이 사업은 시·도 자율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체계임

  ○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 투자되는 토목․건축사업의 경우 '15.3.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사  사업성 검토 신청

    - 이 경우 시·도  시·군·구에서 사업성을 자체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단되는 사업에 한해 신청

     * 사  사업성 검토를 받지 않은 사업은 산신청 불가

 3 . 기타  유 의 사항

  ○ 농축산물 생산지원 사업의 경우 2차, 3차산업과 연 하여 지원되어야 하며, 

사업계획은 농가소득과 연계되도록 작성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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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이드라인은 사업유형별 지원 조건이나 지원 내용을 제한하기 한 

것이 아니며, 농 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추진 형태를 제시하기 한 것임

○ 따라서, 농 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을 5개의 산업화 

지원 방식으로 구분, 7개의 사업유형을 제시한 것으로서

  - 각각의 유형별 사업 외에 여러개의 유형이 혼합된 사업의 추진은 물론, 

농 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목 , 추진방향 등에 부합될 경우에는 동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지 않은 유형의 사업 추진도 가능

   * 다만, 산편성  집행시에는 7개 유형  1개 유형으로 분류(비 이 가장 

크거나 유사한 성격의 유형으로 분류)

농  산업화  추 진  지원 체 계  구 축지원

①  ( 사업유 형  1)  시· 도 단  농 산업화  기획‧평가 체 계  구 축

 �� 사업내용

   - 지자체에 한 자율성 확 에 상응하는 사업추진 역량의 제고와 사업비 집행의 

책임성․투명성 확보를 해 시도단  농 산업화 기획․평가․컨설 ․

모니터링을 한 체계를 구축, 다음 역할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모델(모형)의 개발․보

    ․ 시․군의 신청사업에 한 사업성 검토  선정을 한 심사․평가단 운  

 문기  업무 탁

    ․ 시․군의 사업별 추진상황에 한 모니터링  컨설 을 한 지원단 운  

 문기  업무 탁

    ․ 시․군의 사업별 추진실 (성과) 평가를 한 평가단 운   문기  

업무 탁 등

    ․ 동 사업(향토산업 포함)으로 생산된 제품의 공동 홍보·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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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내용 : 연구․용역비, 인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비, 심사․평가․컨설 ․

모니터링 비용, 공동 홍보·마  비용 등

유 통‧제 조‧가 공  심 의  산업화  지원

②  ( 사업유 형  2)  농축산물  생산․ 유 통  기반구 축 지원

 �� 사업내용

   - 생산된 농축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한 제조․가공 등 (前) 단계에 필요한 

공동 생산․보 ․유통시설 지원(제조․가공 등과 연계하여 지원)

   - 생산․유통 기반구축과 련된 네트워크 구축․운 , 지역리더양성 교육 로

그램 등 역량강화, 생산  유통 련 신을 한 기술개발, 지리  표시등록, 

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연계 시스템 구축 등 지원

   - 사업추진단 운 비(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 시시설과 S/W사업이 

복합화 되어 사업추진단 구성․운 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 지원부문 : 생산․유통 시설비, 생산․유통기반구축을 한 운 비

 �� 지원내용

   - S/W사업비는 생산․유통시설과 련된 로그램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 

사업규모에 비해 과다한 S/W 지원은 제한

 �� 지원기  : 생산·유통 시설비는 보조사업자당 10억원까지 국고 지원(국고 

50%, 지방비·자부담 50%)

     * 사업비 과분은 자부담으로 하고,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원한도 미설정

③  ( 사업유 형  3 )  농축산물  제 조 ․ 가 공  지원

 �� 사업내용

   - 농축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한 향토자원 활용형 제조․가공업체  식품

산업체의 제조․가공 등 시설  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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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가공 등과 련된 네트워크 구축․운 , 지역리더양성 교육 로그램 

등 역량강화, 학․연구 등의 R&D네트워크 구축, 지리  표시, 상품 개발 

 마  활성화를 한 R&D  컨설 , 상품 특허 등 지 재산권 획득

(지 재산권 구입비는 지원 제외), ICT 융복합 연계 시스템 구축 지원

   - 사업추진단 운 비(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 시 시설과 S/W사업이 

복합화되어 사업추진단 구성․운 이 필요한 경우 지원가능)

 �� 지원내용 : 제조․가공 등 시설  설비, 연구개발비, 지 재산권 출원비용, 

컨설  비용, 사업추진단 운 비 등

    - S/W사업비는 제조․가공 등 시설과 련된 로그램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 사업규모에 비해 과다한 S/W 지원은 제한

 �� 지원기  : 제조·가공 시설  설비는 보조사업자당 10억원까지 국고 지원

(국고 50%, 지방비·자부담 50%)

     * 사업비 과분은 자부담으로 하고,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원한도 미설정

④  ( 사업유 형  4)  농축산물  등  체 험 ․ 시 지원

 �� 사업내용

   - 생산된 농축산물 는 제품의 홍보․체험 등을 한 소규모(총사업비 규모 

5억원 미만) 체험․ 시시설(체험마을 내 시설 신축  리모델링 포함), 

공동 매장 시설 지원(생산 는 제조․가공  등과 연계하여 지원)

     * 공동 매장은 농축산물 는 제조상품의 생산자들이 자기들이 생산한 물품을 

공동으로 매하기 해 설치하는 시설임

   - 체험․ 시와 련된 네트워크 구축․운 , 지역리더양성 교육 로그램 등 

역량강화, 마  활성화를 한 박람회 참가 등 홍보 시  컨설 , ICT 

융복합 연계 시스템 구축 지원

   - 사업추진단 운 비(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 시 시설과 S/W사업이 

복합화 되어 사업추진단 구성․운 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홍보․체험 시설비, 연구개발비, 지 재산권 출원비용, 박람회 참가  

비용, 컨설  비용, 사업추진단 운 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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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험 ․  심 의  산업화  지원

⑤ ( 사업유 형  5)  농 체 험 ․  지원

 ㉮ 농  테마공원 조성

 �� 사업내용

   - 테마공원의 기반시설, 체험․휴양시설 지원

   - 경 시설․진입도로․상하수도․화장실 등과 같은 기반시설

   - 학습 시 ․산책로․탐방로․생태공원 등과 같은 체험․휴양시설

 �� 지원내용 : 시설비

   - 기반시설 : 경 시설, 진입도로, 상하수도, 기․통신, 공 화장실, 리실, 

무료 편의시설 등

   - 체험․휴양시설 : 학습 시 , 산책로, 탐방로, 공연장, 생태공원 등

   - 진입도로 부지매입비(지원시설비(국비기 )*의 50% 범 내에서 지원하고, 

국비 보조율은 25%
**

로 함)

      * 지원시설비 : 기반시설비 + 체험·휴양시설 + 진입도로 부지매입비

      ** 국비 보조율(25%)은 '15년 실시하는 사 타당성 검토 사업지구부터 용

   - 계획수립비(기본조사비 등 기본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군·구 자체

사업으로 추진)

    ※ 락시설(사격장, 수 장, 승마장, 궁도장, 썰매장, 놀이시설, 극기 훈련장, ․

유람시설, 찜질방, 피크닉장 등), 매시설( 매장, 기념품 , 매  등), 음식 , 카페, 

펜션․방갈로․야 장 등 숙박시설은 민자 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추진

 �� 지원기  : 3～5년간 지구당 50억원까지 국고 지원(국고 50%, 지방비 50%), 

시·군·구 당 1개 지구 지원

     * 단, 지방비  민자는 추가부담 가능

 ㉯ 농  공동인 라 조성

 �� 사업내용

   - 농  체험·휴양마을과 연계한  련 공동인 라 조성 지원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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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별 농 안내센터 설치, 공동체험장 조성, 공동 약 시스템 구축, 

공동 랜드 육성 등

산업단 지 조 성 을  통 한  산업화  지원

⑥  ( 사업유 형  6 )  특화 농공 단 지 조 성   노 후 단 지 개 보 수  지원

 �� 사업내용

   - 농공단지 부지조성(신규 는 계속지구)  노후단지 시설 개․보수 지원

     * 부지조성비는 '13년부터 특화농공단지 조성만 지원(일반  문 농공단지 국고 

지원 제외)

   - 농공단지 입주기업 상 기술정보․마  지원 로그램 운  등

 �� 지원내용

   - 농공단지 부지조성비 : 용지취득비, 단지시공비, 진입로․ 력․통신․용수 

등 부 시설비

   - 단지내 공동이용시설, 부 시설 등 노후화 시설물 개보수비 :  농공단지의 

개발  운 에 한 통합지침 제13조 제2항 별표 2의 지원시설  노후화

되어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

   - 농공단지 입주기업 상 기술․마  련 교육  컨설  비용

 �� 지원기

   - 「농공단지의 개발  운 에 한 통합지침」에 따른 농공단지 부지조성비는 

정액지원(단지면  3.3㎡당 30～70천원)

   - 기타 세부 인 사항은 「농공단지 개발  운 에 한 통합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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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차· 3 차 융 복 합  산업화  지원

⑦ ( 사업유 형  7 )  생산· 유 통 · 제 조 · 가 공 · 체 험 ·  등  6 차산업화  지원

 �� 사업내용

   -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 시·  등 1차·2차·3차 산업을 연계한 패키지 

형태의 련 시설 지원

   -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 시·  등과 련된 네트워크 구축․운 , 지

역리더양성 교육 로그램 등 역량강화, 련 신을 한 기술개발, 지리  

표시등록, ICT 융복합 연계 시스템 구축 등 지원

   - 사업추진단 운 비(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 시시설과 S/W사업이 

복합화 되어 사업추진단 구성․운 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 지원부문 : 시설비, 운 비

 �� 지원내용

   - S/W사업비는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 시·  등과 련된 로그램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 사업규모에 비해 과다한 S/W 지원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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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0 일반농산어 개 발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입니다.

담 당기 담 당과 담 당자 화 번 호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과  장 박선우

사무  이형주

사무  이상

044-201-1551

044-201-1558

044-201-1556

시․도/시․군 농 개발담당부서

Ⅰ. 사업개 요

 1. 목

  ○ 농산어 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 생활수 을 높이고, 농 의 어메니티 증진 

 계획 인 개발을 통하여 농산어 의 인구유지  지역별 특화 발  도모

 2. 근 거 법 령

  ○ 국가균형발 특별법 제10조(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 역량 강화), 제34조

(생활기반계정사업의 세출), 제35조의2(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35조의3(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40조(포 보조 의 지원)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농어 지역 개발 진에 한 특별법 제38조(농

어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제39조(농어  거 지역의 육성)

  ○ ( 시행 차)  농어 정비법 제52조(농어  생활환경 정비 원칙) 내지 제71조

(기술지원 등) 등 용

 3 .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단  : 백만원)

구   분 2012년까 지 2013 년 2014년 2015년 2016 ( 안 )

합  계 4,050,420 1,311,780 1,246,192 1,247,620 1,285,049

국  고 2,835,294 918,246 872,334 873,334 899,534

지방비 1,215,126 393,534 373,858 374,286 38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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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1. 사업시행자

  ○ 일반농산어  117개 시장․군수

  ○ 법령, 지침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

 2. 지원  요 건   용 도

  ○「Ⅴ. 유형별 세부지침  집행기  등」 참조

 3 . 지원 형 태

  ○ 재원 : 지역발 특별회계 / 생활기반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

치시계정

  ○ 지원기

   - ‘09년 이  선정되어 추진 인 사업 : 종  보조율 용

   - ‘10년 이후 선정된 사업 : 국고 70%, 지방비 30%(자부담 별도)

  ○ 지역소득증 사업의 수익자(주민) 부담 기

   - 소득기반시설 : 시설비의 20% 자부담 

    * 경 개선계획에 따른 사유 시설물 정비시에도 자부담 20% 포함

 4. 지원 한 도액  기   범

  ○ 사업비 지원한도  사업기간

사업

유형

농  심지 활성화 창조  마을 만들기

시․군역량

기 생활

인 라정비
선도지구 일반지구

권역단 마을단

종합개발
종합

개발

공동

문화

복지

경제

(체험

소득)

환경

(경

생태)

신규

( 원)

마을

시군

창의

역량

강화

지원한도

(억원)
80이하 60이하 40이하 10이하 5이하

1.5

∼36
20이하 1.5이하 실소요액

사업기간

(년)
5이내 5이내 5이내 5이내 5이내 5이내 5이내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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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포 보 조 사업 시행에  따 른  경 과 조 치

  ○ 기존 계속사업의 추진은 별도로 외를 규정하지 않는 한 기본계획 수립‧승인 

당시의 사업 시행지침을 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계속지구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승인, 계획변경 의에 한 사항은 본 지침 용

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 일반농산어 개 발 사업 추 진 체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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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역량강화사업은 기본계획 생략(시행계획 승인후 道 보고)

※ 이 차 외에 타법에서 정한 추가 인 차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른 법률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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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신 청   선정 단 계

  마 을 표․ 주 민 의 회  등

  ○ 시․군에서 정하는 별도의 사업신청 차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사업신청

  시․ 군

  ○ 시․군은 신청받은 사업 등 검토하여 합한 사업에 하여 시·도에 사업 신청

    * 신규사업 신청서는 농식품부 제공 별도양식 참조

  ○ 시․군은 선정 상 확정 시「농어 업‧농어 식품산업정 책심 의 회 」 는 

각  지 역 별 「 발 의 회 」등 의  심 의 를  거 쳐  보 조 사업자 를  선정 하 고 

그  결 과 를  시․ 도에  보 고

  ○ 일반농산어 개발사업의 주민상향식 사업추진을 해 시․군은 지역별 「발

의회」를, 주민은 「추진 원회」를 운 할 수 있음

    * 상세한 사항은 「Ⅴ. 유형별 세부지침  집행기  등」참조

  시․ 도

  ○ 신규사업성 시․도 검토  검토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농식품부

  ○ 신규사업성 앙 검토 후 선정 상 확정

 2. 사업계 획 수 립  단 계

  ○ ( 수 립 )  시‧군은 농업‧농   식품산업 발 계획에 따라 본 사업의 기본계

획과 이를 구체화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마을단 (공동문화‧복지, 경제<체험‧소득>, 환경<경 ‧생태>)사업  시‧군창의

(총사업비 5억원 이하일 경우)사업의 경우 기본‧시행계획 통합 수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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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시행계획 수립 >

◇ 수립 주체 : 시장‧군수  * 승인 : (기본) 시장‧군수(시‧도지사 사  의) 

                                       (시행) 시장‧군수

◇ 내용 : 개발여건, 기본구상, 개발계획, 사업비 투자계획 등

  ※ 상세한 내용은 별도 양식 배부 / 문기 에 탁 시행 가능

◇ 작성 원칙

 ① 기본 계획은 별도 송부하는 양식을 참조하되,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작성

 ② 신규 사업검토 결과를 토 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객  분석 실시

 ③ 사업비 투자내역은 기능별 사업으로 구분, 투자 우선순 에 따라 연차별 

계획 수립

 ④ 원활한 용지매수  보상 추진을 해 토지 사용승락서를 승인 련 

자료에 첨부

 ⑤ 기본계획 수립시 가기 은 사업여건, 업무량, 지자체별 산형편 등을 

고려해 산정할 수 있음(참조, 일반농산어 개발사업 핸드북 기본계획

수립 가 산정기 )

 ⑥ 시행계획은 별도 송부하는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작성

    * 포함되는 내용은 농어 정비법 제60조를 용 가능

 ⑦ 사업의 우선순 와 인허가 차 등을 감안, 공종별로 분리하여 단계별 

시행계획 수립 가능

 ⑧ 시행계획 수립 시 기본계획 비 변경사항에 한 의 기 은 계획변경 

차를 따를 것

  ○ ( 승 인‧보 고 )  시․군은 기본계획(시‧도 사  의)  시행계획을 수립‧승인한 

후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는 농식품부에 보고한 후 사업추진

    * 기본계획  시행계획은 승인 후 공간정보시스템(www.raise.go.kr)에 업로드

  ○ ( 고 시)  시장ㆍ군수는 기본계획  시행계획이 완료된 경우에는 주요 내용을 고시

     

* 고시내용 : 농어 정비법시행령 제58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고시) 용

* 고시방법 : 농어 정비법 시행령82조(각종 고시 는 공고의 방법)을 용

  ○ ( 계 획 변 경 )  시장‧군수는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주요 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차를 수

    * 단, 사업시행  시행계획이 변경되더라도 기본계획 변경은 의무사항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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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 사항 >

◇ 시행 주체 : 시장‧군수  * 한국농어 공사 등 문기 에 탁시행 가능

◇ 련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 는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 「공익사업을 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한 법률」, 「농어 정비법」등 련 법령의 제반 규정 수

◇ 사업 시행 시 유의사항

 ① 사업시행자는 련 법령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자를 선정

   *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상에 의한 계약체결 가능

 ② 용지매수  보상은 련 법령에 의거 감정평가에 의해 진행

 ③ 사업의 특성상 H/W사업과 S/W사업을 분리하여 발주

< 계획 변경 >

◇ 변경 주체 : 시장‧군수 * 승인 : 시장‧군수 / 의 : 시‧도지사, 농식품부

◇ 변경 원칙  차  

 ① 기본(시행)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단 시, 지역주민, 

외부 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군「발 의회」등의 자문을 거침

 ② 계획 변경 시 직 에 승인된 기본(시행)계획 비 각 기능별 총 사업비(국고기 )의 

   ‧ 30% 미만 : 시‧군 자체 으로 변경 조정

   ‧ 30～50%  : 시‧도와 의 후 변경

   ‧ 50% 이상 : 시‧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와 의 후 변경

   * 4개 기능 : 기 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 , 지역경 개선, 지역역량강화

   * 기능별 산 내에서의 사업계획 변동 사항은 의가 필요 없으며, 증액되는 

총액 는 감액되는 총액이 2억원 미만일 경우에도 의 필요 없음

 ③ 농림축산식품부와 의 차

  - 시·군은 사 에 계획변경 내용과 사유를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사업 목 과 법령 배여부를 검토 후 배될 경우에는 반려하고, 

정할 경우에는 시·군 제출 자료와 시·도 검토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의 검토결과를 참고하여 변경의 정여부를 단

 4. 시행 단 계

  시․ 군 ( 시․ 도)

[ 사업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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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소득기반사업은 주민부담(해당토지  시설비 20%)이 확보된 후 10가구 이상의 

주민이 참여한 소득법인을 구성하여 시행 * 1가구가 30%이상 부담 지

   - 소득법인은 권역법인  시장‧군수와 소득법인의 기 납입 약 체결

   - 기 납부는 해당사업 공 후 매년 납부하되 매년 납부비율을 지원받은 총보조 의 

2～5% 범 내 의 결정(기 납입 이행시에만 향후 소유권양도 의 가능)

 ⑤ 권역․마을단  종합개발사업  규모(체험)사업으로 체험 사업을 하는 

경우 주민부담(해당토지)이 확보된 후 권역법인 는 마을법인에서 리

   * 주민부담인 해당토지는 법인명의 토지만 가능(소득기반  체험 사업 공통)

 ⑥ 민간보조로 시행되는 소득사업의 경우 입찰분쟁을 방지하고, 자 집행 

투명성을 확보하기 하여 시장․군수가 사업입찰  자 집행 등을 행

 ⑦ 사업(자부담  S/W사업 포함)의 부 는 일부를 탁할 경우 세부설계, 공사감

리  사업 리비 산출은 농어 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별표 5」를 용

   * 세부설계비 산출 상액에서 S/W사업비는 제외할 것

[ 사업 공  ]

< 유의 사항 >

◇ 공 검사 : 시장‧군수  * 도지사에게 공 검사 결과 보고

◇ 련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 는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 「농어 정비법」등

◇ 공 련 유의 사항

 ① 시장‧군수는 공사가 완료되면 공검사를 실시하고 도지사에게 결과 보고

 ② 시장‧군수는 사업 공 이후 사업 완료보고서를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시‧도와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공간정보시스템(www.raise.go.kr)에 업로드

   * 완료보고서 양식 별도 송부

 ※ 시설물 완공 후 등기와 련 사항은「Ⅴ. 유형별 세부지침  집행기  등」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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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계  인 수  ]

< 유의 사항 >

 ① 탁시행자는 공검사 시 지 사항에 하여 조치를 취하고 공(부분 공)된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하여 소유자를 시장․군수로 하여 등기하고 1개

월 이내에 시설물을 인계, 시장․군수는 보완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인수

 ② 공사 완료된 시설물은 주민 편의도모를 해 공종별(연차별, 단계별) 부분 

공검사  시설물 인계인수 가능

 ③ 인계인수시 비사항으로는 1) 시설물 인수인계서, 2) 사업비 공도서

(지역역량강화사업 포함), 3) 주요시설물 유지 리계획서, 4) 용지매수 

 보상 련 서류, 5) 등기이 서류, 6) 련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련

서류, 7) 시설물 등록에 한 서류 

 5. 유 지 리

시․ 군 ( 시․ 도)

< 유의 사항 >

◇ 리 주체 : 시장‧군수, 주민

◇ 유의 사항

 ① 시장‧군수는 각종 시설물의 제 기능 유지를 하여 수시 검, 일상 검,  

정기 검을 통하여 당  설치된 목 으로 시설물이 원활하게 활용되도록 함

 ② 시장‧군수는 공된 시설물을 유지 리하기 하여 「유지 리 의회」를 

구성하여 운 하며, 시설물의 부 는 일부를 유지 리 문기 에 탁가능

    -「유지 리 의회」는 지자체 공무원, 운 원회, 시설 리책임자, 이용자  

등으로 구성‧운 하고, 유지 리계획과 유지 련 사항을 심의

    - 유지 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주민 스스로 부담하되, 필요할 경우 시군비로 

지원 가능

    - 유지 리자는 시설물을 당  목  이외의 용도로 변경할 경우에는 「유지

리 의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승인 등에 해서는 “보조

리에 한 법률”에 따름

 ③ 마을 상ㆍ하수도, 기, 가스, 정보ㆍ통신 등 지하시설물은 지하시설물 도면을 

작성하여 지역 내 타 사업계획  시공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④ 시장․군수는 소득기반시설의 경 상황을 매년 검하고 부실운 이 발견될 

시 활성화 책을 수립․시행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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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자 배 정 단 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시․ 도의  자 수 요 를  악 하 여  월 별 로  자  배정

  ○ 시· 도는 분기별 배정된 국비와 함께 지방비를 포함하여 시․군에 자 을 

배정하고, 시․군은 사업추진상황을 감안하여 사업비 집행

 7 . 이 행 검단 계

《사후 리 》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시․군(시․도)의 추진상황을 검

    *「Ⅴ. 유형별 세부지침  집행 기  등」참고

  ○ 시․군(시․도)는 자시스템(E호조)과 연계하여 산집행을 실시하고 농

식품부에서는 자시스템(D-brain)에 의하여 집행상황 수시 리

《제 재 》

  ○ 시장․군(시장․도지사)는 (간 )보조 사업자에게 제재 조치를 한 경우  농

식품부에 보고

  ○ 보조  부정수 자, 용도외 사용자 등은 제재조치(붙임 참조)

 8 . 사업평가   환 류 단 계

《사업평가 》

  ○ 사업평가는 지역발 원회가 수립‧시달하는 기 에 따라 실시

《환  류 》

  ○ 성과평가, 집행실태 악(모니터링)  컨설 을 통해 제도개선 등 추진

Ⅳ. 2016 년도 사업신 청  수 요 조 사  기타 사항

  ○ 2016년도 신규사업에 한 세부사항은 추후 지자체에 별도 통지

    ※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에 포함되어 신청될 경우 선정 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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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유 형 별  세 부 지침  집 행기  등

 1. 유 형 별  세 부 지침

 2. 사업비  집 행기

 3 . 기능 별  사업 내 용   시

 4. 사업추 진  조 직

 5. 신 규 ( 원 ) 마 을  사업

※ 제Ⅴ장(유형별 세부지침  집행기  등)은 농식품부 홈페이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게재된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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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지역 략 식품산업육 성 사업

제 1편 . 지역 략 식품산업육 성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  입니다.

담 당기 담 당과 담 당자 화 번 호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
과    장  임  조

주 무   조 안 태

044-201-2181

044-201-2185

각 시도 지역 략식품 담당과 지자체별 상이 지자체별 상이

Ⅰ. 사업개 요

 1. 목   

  ○ 지역에 특화된 농축산업을 심으로 기술과 경 이 조화롭게 융합된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농가소득 증  도모

  ○ 지역농축산업 주체(농․산․학․연․ )들의 역량을 집 하여 특화된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 매 등을 통한 소득 증  일환으로 농식품경 체 육성

 2. 근 거 법 령

  ○ 국가균형발 특별법 제16조

  ○ 「농어업․농어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

 3 .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단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  계 3 3 3 , 540 36,440 29,680 18,528 22,136

보  조 16 3 , 7 10 18,380 15,000 9,408 11,068

지방비 16 0, 8 3 0 18,060 14,680 9,120 11,068

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1. 사업 상 자

  ○ 지방자치단체, 클러스터 사업단



- 1078 -

 2. 지원 자 격   요 건

  ○ 농․산·학·연· 이 함께 참여하는 법인 

 ◆ 지역 략식품산업육성 사업단(본 지침에서는 사업단으로 일원화)

   - 구성범  : 복수 시․군, 도 단 의 농․산․학․연․ 으로 구성(사단법인 권장)

   - 역할 : 사업단 사업계획 수립(다수의 주체  기  참여)  추진

   - 사업단 최고의사 결정은 통회를 통하여 결정하며 주요의사 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농․산․학․연․  계자로 구성(단, 농민이 50%이상 참여)

     · 총회는 요재산의 매입․매각결정  사업책임자, 이사를 선임하며, 이사회는 

총회에 사업책임자 추천, 사업계획 수립  변경 등 사업과 련된 주요의사 

결정을 하도록 사업단 정 에 명시

 ◆ 농가 계열화, H/W이용 제품생산, 마 ․유통 등을 담할 자회사(주식회사 등) 권장

 

 3 . 지원 상

  ○ 신체계 구축  네트워킹 지원(사업단 설치  운 지원, 문경 인 지원, 

참여주체 문 교육 로그램 운 , 네트워킹 구축, 각종 컨설  등)

  ○ 산업화  마  지원

    - 랜드 개발  리, R&D, 홍보  공동마 , 유통 문조직 구축 등(S/W)

    - 제조가공 할 수 있는 인 라 시설 구축 등 공동이용시설(H/W)

< 지 원  배  제  >

 ○ 부지매입비, 개별소유시설, 음식 (6차산업 연계시설 부분인정), 숙박시설 설치비

 ○ 생산기반정비사업(농약, 비료, 종자, 농기계 등), 생산시설 화( 정, 축사 등) 

 ○ 타 농림수산사업으로 지원 가능한 사업(APC, RPC, DSC, 농기계임 , 가축수송 차량 등)

 ○ 동일한 목 일지라도 타 사업에서 추진되는 건물, 시설과 그에 부속되는 시설 등

   - 단, 사업단이 직  리·운 하는 건물  시설장비는 제외

 ○ 농업․농 과 연계되지 않고 단순히 식품업체가 참여업체로만 구성된 사업단, 1

차 농산물 원물만 유통하는 사업단, 가공품을 생산하지 않는 사업단 

 ○ 행사, 홍보 등 추진 시 주체로서 공동참여는 가능, 단순 산지원 등은 배제

 ○ 홍보 , 박물  등은 타 농  로그램과 연계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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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원 자 의  사용 용 도

  ○ 신체계 구축 네트워킹 분야(농․산․학․연․  결집체 육성  신체계 구축)

사업내 용 ( 세 부 사업)  세 부 내 역 ( 내 역 사업)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참여 농어가 교육, 우수사례 벤치마킹

클러스터 주체 간 네트워크 진 토론회  워크  개최, 자문단 운 , 사업단 운  

문 CEO 입 비용 사업단 담인력 비용 

사업단 컨설  용역 사업단 경 , R&D, 홍보․마  간  완료 평가

  ○ 산업화  마  분야(지역 농식품경 체 육성  특화품목 산업화 진)

사업내 용 ( 세 부 사업)  세 부 내 역 ( 내 역 사업)  

S/W 

랜드 개발 육성 랜드 개발( 랜드경 체사업과 복은 제외)  리 

R&D 지원 장애로 기술지원, 상품개발 기술지원 등 

홍보  공동 마  홍보 로그램 운 , 유통 문 조직 구축 펀딩 등 공동 마   

H/W 공동이용시설
체험 , 문 매장 등 6차 산업 련 시설, 제조가공 할 

수 있는 인 라 시설 구축 등 공동이용시설 

    * H/W분야 : 해당 품목 등을 2․3차 산업화 할 수 있는 시설로써, 건립 기간이 2년  

 이내인 공동이용시설로 체사업비(국비기 )의 40%이상 60%미만

 5. 지원 형 태   사업 의 무 량

  ○ 재    원 : 지역발 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제주특별자치도계정(시․도 자율편성사업)

  ○ 지원기간 : 5년 지원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단 시설비의 경우 자부담 20% 부과

 6 . 지원 한 도액  기   범

  ○ 사업단별 5년간 평균 30억원(국고) 내외로 지원

    * 국고지원 연부액 : 8억원(1년차), 10억원(2년차), 7억원(3년차), 3억원(4년차), 2억원(5년차)

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1. 사업신 청 단 계

  가 .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지원 상 선정을 한 기본계획 수립, 시․도에 시달 : 지원 년도 1월

   - 사업계획서(5년) 작성 요령, 신규사업단 평가  배 기  등



- 1080 -

  나 . 사업단

  ○ 신청사업단은 지역 략식품산업육성 사업신청서「별지 1호」가 포함된 사업

계획서를 작성(작성요령 참고)하여 해당 지자체에 년도 3월말까지 신청

   - 역범  : 해당 시․도에 신청, 복수 시․군 범  : 주  시․군에 신청

  ○ 제출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지역 략식품산업육성사업 신청서

 2. 사업자  선정 단 계 ,  세 부 계 획  수 립   시행단 계

  가 . 시․ 도

  ○ 시․도별 신청 산한도 배정(기획재정부) 범  내에서 시․군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단계별로 심사․평가 : 년도 4월

   - (신규) 사업단 선정 결과  사업계획서(5년)를 농식품부에 4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사 검토

   - (계속) 신규  계속 사업단 세부사업계획서를 농식품부에 5월 15일까지 제출

    * 심사․평가 원회는 시․도 농정심의워원과 외부 원으로 구성하며, 외부 원이 

50%이상 참여

    * 향토산업육성사업 이수 사업단  농산물우수 리(GAP) 인증 리시설 요건을 

사업계획에 포함한 사업단, 6차 산업지구 지정 사업단은 가 부여

  ○ 시․도는 사업단 사업계획서 보완(농식품부 보완사항)결과를 6월말까지 제출

  ○ 시․도는 확정된 사업 상지역, 시행주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농식품부의 사 승인을 받아야 함

  나 . 농림축산식품부

  ○ 신규  계속지원 에 있는 사업단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시․도에 결과

통지(사업계획서(5년)  세부사업계획서(1년) 확정 는 보완요구) : 4~6월

  ○ 사업계획서 최종 검토결과  사업비를 기획재정부에 통보 : 6월 13일까지

    * 기획재정부가 검토 요청한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사업비를 통지 

  다 . 사업단 ( 자 회 사)

  ○ 사업단 자회사가 사업단으로부터 보조 을 지원받아 직  집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농식품부에 사  승인(사업계획에 포함)을 받아야 함

  ○ 부득이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 주 기

(시․도, 시․군)에 사업계획변경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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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도는 사업목  달성에 지장이 없고, 지원기  등 지침에 부합되는 범

내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다만, 사업기간동안(5년) 사업계획에 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세부사업

비의 30%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를 

통하여 농식품부에 사 의 후 변경․집행

 3 . 자 배 정 단 계

  가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시·군)의 자 배정 신청을 근거로 시·도로 자 을 

배부하고 시·도는 사업단으로 자 을 교부

  나 . 시․ 도( 시․ 군 )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  지원 상자에게 「보조 리에 한법률」․

「국가균형발 특별법」등 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 리기본

규정」 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등의 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 을 교부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 에 

따라 지 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 한 보조 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 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자체감사 실시(년 1회 이상)

  ○ 시․도지사는 사업의 이월을 한 경우 이월명세서(사업별 액  사유 등)를 

작성하여 3월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4. 이 행 검단 계

  가 . 사업단 ( 자 회 사)   

  ○ 자체 추진하는 용역(컨설 , R&D, 홍보․마  등)에 하여 외부 문가의 

자문  평가를 받음

  ○ 2,000만원 이상의 공사․용역․기계․장비․물품 구입 시 자치단체의 일상 

감사 는 원가심사를 받은 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라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류에 의하여 계약하며, 지자체가 이를 검수

  ○ 반기별 집행결과(장부사본)를 사업 주 기 을 통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시설물에 한 소유권

   - 자회사가 보조 으로 취득한 재산(건물  시설장비)은 지자체 는 사업단에 

기부체납(자담 지분제외)하고 임 차 등 사용계약체결 후 사용

   - 기존의 시설물의 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물에 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 액을 기 으로 공동등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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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농림축산식품부 ,  시․ 도( 시․ 군 )   

  ○ 지자체는 사업계획 확정 이후라도 사업추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단되는 

경우 농식품부와 의 후 사업단에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단 집행내역을 검증하고 필요시 련자료 요청, 확인결과 법규, 시행

지침을  반한  사업단 에  하 여  보 조  환 수  조 치   사업추진이 부진 

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해서는 필요한 조치(사업비 조정 등)를 마련하여 

시․도에 통지

 5. 사후 리 단 계

  ○ 사업단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도(시․군)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함

   - 사업주 기 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  지체 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도록 함

  ○ 시․도(시․군)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

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사업담당부서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3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서식 별도통지]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 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

업 리기본규정」에 의한 사업의 리 차를 이행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의 보조 으로 취득한 요재산의 리기간

재   산   명
사후 리기간

처분제한 기
부터 까지

￭ 건물  부속설비 공일 10년간 매각, 교부목 에 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여, 담보제공￭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 리기간으로 함

 6 . 사업평가   환 류 단 계

  가 . 지표작 성

  사업단 ( 자 회 사)  

  ○ 매년 사업계획(5년)에 의한 추진실  성과목표를 기 으로 성과지표(서식 

별도 통지)를 농식품부와 의 후 작성하여, 시․도를 경유 농식품부에 제츨

( 년 12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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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단의 평가지표를 검토 후 확정, 시․도 통지

  나 . 사업평가 ( 모 니 터 링 )

  사업단 ( 자 회 사)  

  ○ 성과지표에 한 자체평가 결과  근거자료(추진실 )를 시․도에 제출

   - 상반기 실  제출기한(9월 5일)

   - 상․하반기 실  제출기한(익년 4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  는  시․ 도

  ○ (상반기) 시․도는 장방문을 통하여 사업단 자체평가결과  근거자료를 

확인  하고 필요시 장지도 실시  보고서 농식품부 제출

  ○ (상․하반기) 농식품부 는 시․도는 장방문을 통하여 사업평가 실시

(시․도가 실시한 경우 평가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다 . 환  류

  농림축산식품부  는  시․ 도

  ○ 추진실  검결과 사업부진 사업단에는 지원 단, 사업계획 변경․보완, 

사업비조정 등 페 티 부여

Ⅳ. 2016 년도 사업신 청  수 요 조 사  기타 사항

 1. 2016 년도 사업신 청   지원 상 자  선정 안 내  :  ‘15년 1월 별도 통지



- 1084 -

구   분 2012년까 지 2013 년 2014년 2015년 2016 년이 후
합  계 315,596 87,600 78,600 65,662 계속
국  고 157,798 43,800 39,300 32,831 계속

지방비․자부담 157,798 43,800 39,300 32,831 계속

제 2편 . 향 토 산업육 성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농림축산식품부 농 산업과 입니다.

담 당기 담 당과 담 당자 화 번 호

농림축산식품부 농 산업과
과  장 박성우

사무  방도

044-201-1581

044-201-1584

각 시도 향토산업 담당과 지자체별 상이 지자체별 상이

Ⅰ. 사업개 요

 1. 목

  ○ 농 지역에 부존(賦存)되어 있는 향토자원을 개발하여 다양한 1차․2차․3차 

산업으로 연계․발 시켜 지역경제의 활력증진

 2. 근 거 법 령

  ○ 농어업․농어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농산어 지역개발 진에 한 특별법 제31조

  ○ 농어 정비법 제72조

  ○ 농 융복합산업육성  지원에 한 법률 제25조

 3 . 연 도별  재 정 투 입  계 획

(단  : 백만원)

Ⅱ. 2015년 사업시행 주 요 내 용 ( 신 명 조 ,  15P,  진 하 게 )

 1. 사업 상 자

  ○ 농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향토기업체 등

    * 가공업체 등에 한 시설비 지원은 특혜시비 방지 등을 해 시․도 는 시․군별 

자체기 에 따라 공모방식 등으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소기업기본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제조업(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는 자본  80억원 이하) 

기 에 해당하는 소기업에 해서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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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주  : 시․도지사

  ○ 시행기  : 시장․군수․구청장

  2. 지원 자 격   요 건

  ○ 산․학․연․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복합형 사업추진단 구성 의무화

     - 사업 참여주체별 역할, 국고보조에 수반되는 지방비․자부담의 확보, 소유권 등에 

한 약 체결

  ○ 농업인 조직의 경우, 농업경 체 육성  지원에 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 정

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법인 제외)

  ○ 작목반, 법인이 아닌 제조․가공업체 등 비법인이 법인( 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

로 환된 경우에는 비법인의 운 실 과 법인의 총 운 실 이 1년 이상일 것

     * 농어업 법인이 아닌 제조․가공업체 등에 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도 총 운 실 이 1년 이상이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기본규정 상의 농수산업법인 지원요건  사후 리기 에 하여 용

 3 . 지원 상

  ○ 농 지역  후방 산업 반에 경제  효과가 있는 표 인 지역자원

  ○ 1․2․3차 산업이 연계되어 복합산업으로 육성 가능한 자원

     - 단, 해당자원의 지역내 생산량․면 ( 국 내 지역비 ), 생산농가 수  기타 

산업화도 등에 한 사 조사 결과 지역의 핵심산업으로 생산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자원

  ○ 통 인 농어업자원, 래기술․문화․ ․자연자원 등 

     - 지리  표시 등록, 지역특화발 특구 등과 련된 경우 선정 시 가  부여

     - 6차산업화 인증사업자 신청 시 가  부여

     - 경 체(들녘경 체 등)나 생산자조직과 연 하여 사업계획을 수립․신청하는 

경우 선정 시 가 부여

 4. 지원 자 의  사용 용 도

  ○ 향토자원 개발을 한 련 사업 포  지원(S/W, H/W 포 지원)

     - 기존 특산제품의 고 화  다양화

     - 통농업자원, 토종 동․식물 등을 활용한 상품개발

     - 통 래양식의 상품화

     - 농․축․임산물의 효능  약효를 이용한 신소재 상품개발

     - 향토자원을 활용한 문화상품의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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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분야별 사용용도

     - S/W 분야 : 홍보․마 , 디자인․ 랜드 개발, 제품  기술 개발, 지  재산권 등록, 

사업추진단 담인력 인건비 등 운 비, 역량강화 등 교육시행, 네트워크 구축 등

     - H/W 분야 : 제품 개발․생산시설, 매시설, 체험시설 등

  <  지원배제 사항 >

    ▪ 투입에 비해 효과가 미약하거나 단순 배분하는 주민 보조사업

    ▪ 과잉생산 는 폐원보상 하는 특정 농산물(  : 소 입식, 인삼, 녹차, 시설포도, 

키 , 복숭아 등)에 한 재배면  확  는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사업

    ▪ 타사업과 복되는 지원

    ▪ 토지․부지의 매입 는 임차, 음식 ․숙박시설 설치 는 임차

    ▪ 향토산업육성사업과 련이 없는 일반 인 업무추진 비용

     ▪ 개별 농가단  시설설치  장비구입비 지원

     ▪ 비료․농약․사료․종자  등 농가단  소모성 투입재 지원사업

     ▪ 사업 참여업체에 한 인건비 등의 운 비 지원

     ▪ 향토산업육성사업 외의 타 보조사업 참여에 필요한 자부담 으로의 사용

    ▪ 기타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과 배치되는 지원 등

 5. 지원 형 태   사업 의 무 량

  ○ 재원 : 지역발 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

  ○ 지원기  : 국고 50%, 지방비․자부담 50%(자부담 20%이상)

     - 지방비 부담의 경우, 부담액의 일부를 사업수혜자가 부담하도록 지자체에서 자율 

시행 ( 시 : 국고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세부단  사업별로 사업의 공공성․형평성, 사업자의 책임확보, 특혜시비 배제 등 

여건을 고려하여 자부담율 결정

    ** 시·도  시·군·구는 2년차 이후 사업비는 산 편성시 우선 반 하여야 함

Ⅲ. 표 로 세 스 ( S P) 에  따 른  담 당기  역 할

 1. 사업신 청 단 계

  �������

  ○ 지원 상 선정을 한 기본계획 수립, 시․도에 시달 : 년도 1월



- 1087 -

  	�
�����

  ○ 시·군·구는 포 보조사업 5개년계획상의 농 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계획에 

     포함한 사업을 상으로 산신청(사업계획과 다른 산신청은 자제)

   ※ 총 사업비가 30억원 이상 투자되는 토목․건축사업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사  

사업성 검토를 받아야 함

   ※ 개별법령 등에 따라 세부내역사업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는 별도로 

해당 사업계획 수립 등의 차를 이행하여야 함

  ○ 시․군 향토산업육성사업계획[별지 제1호 서식] 작성․제출 : 년도 3월

     - 시‧군 → 시․도

   ※ 시·군에서는 타 사업의 세부사업과의 복여부를 반드시 검토하고, 그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 시·도는 시·군의 산신청 수요 등을 감안, 농림축산식품부에 산신청

(5.31일까지)

   ※ 시·도에서는 시·군의 검토의견서 첨부 여부를 확인하고, 검토의견서 정 여부를 

평가하여 복되는 사업은 신청을 제외하여야 함

� ��������	
�

	�������

  ○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된 “향토산업육성사업계획”에 해 사업타당성, 정성 

     등에 한 자체평가 실시 후 선정

     - 부실 는 부 한 사업계획은 제외

  ○ 사업계획 평가기

     - 평가기  : 사업추진체계, 사업계획의 정성 등 

    * 농식품부 표 기  별도 통지, 자율  단 사항 포함

  ○ 지원 상 비선정 : 년도 4월

    - 문평가단을 통해 지원 상 비선정/ (1차) 서면평가 → (2차) 장평가(필요시 

공개발표 평가 병행)

  ○ 비선정 이후, 시․군 단 의 향토산업육성사업 사업계획 수립 시 문가를 

통한 컨설  지원 실시( 년도 4월~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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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상 시․군에서 제출한 향토산업육성사업 사업계획 최종 선정( 년도 5월)

     * 심의 원  농식품부가 추천하는 문가를 30% 포함, 심사계획 보고 

  ※ 시․군에서 S/W 는 H/W 보조사업자 선정 시 공모를 통해 선정(입찰공고 원칙)    

 3 . 세 부 계 획 수 립   시행 단 계

  	����	�
�����

  ○ 시․군의 세부실행계획에 한 시․도 컨설
*

 결과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을 

     보완․수정하여 사업계획 최종 확정 후 농식품부에 보고

      * 컨설  원  농식품부가 추천하는 문가를 30% 포함, 컨설  계획 보고 

  ○ 시․군은 여건이 변화되어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사유서를 첨

     부하여 시․도에 변경승인 신청

     - 시․도는 사업목  달성에 지장이 없고, 지원기  등 지침에 부합되는 범  

내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

     - 다만, 승인된 사업계획서 상 내역사업 액의 20%이상 변경되는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의 후 변경하여야 함

     - 성과목표 변경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변경신청 후 승인을 득해야 함

  ○ 시․군은 사업지구별로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시․도에 제출(매년 1월)

     * 세부시행계획에는 년도 사업평가에 한 환류․조치사항을 반드시 포함,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사유서를 첨부

  ○ 시․도는 매년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지구별 세부시행계획을 검토하여 승인하

     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매년 2월)

  �������

  ○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 상지구의 향토산업육성사업 최종사업계획서 검토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의 사업계획 최종 승인 결과가 지원 목 , 련 법령․

지침 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단될 경우에는 시․도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4. 자 배 정 단 계

  �������

  ○ 각 시․도의 분기별 자  수요를 악, 분기별 자 배정 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자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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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도는 분기별 배정된 국비와 함께 지방비를 포함, 시․군에 자 을 배정하고 

     시․군은 분기별 배정된 자 을 사업완료 후 검정, 정산

     - 지자체  사업단(보조사업자 포함)는 보조  리에 한법률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한법률 등 련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세출 산집행

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 등에 따른 집행 차를 이행하

여야 함

 5. 이 행 검단 계

  �������	����	�
�

  ○ 시‧도지사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 인 추

     진  리를 해 총 부서(농림축산식품부)와 사업부서간 긴 한 조체계를 유

     지하여야 함

  ○ 시‧도  시․군은 사업추진 실   자 집행 상황을 분기별로 1회 이상 검하

      여야 하며, 부진 는 부실사업에 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지자체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 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에 의한 리 차를 이

행하여야 함

    ※ 보조  지원으로 취득한 주요 재산의 정한 리를 한 리 장 비치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함

 6 . 사후 리 단 계

  ○ 보조 으로 취득한 요재산의 리기간

재   산   명
사후 리기간

처분제한 기
부터 까지

￭ 건물  부속설비 공일 10년간 매각, 교부목 에 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여, 담보제공￭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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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 리기간으로 함

       *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물품 리법 등 규정에 따라 리

     - 시․군․구에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  는 간 보조 으로 취득한 요재산에 

하여 리기간 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 의 승인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의 

행 를 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  리에 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

품부장 의 승인 없이 보조 의 교부 목 에 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 를 하여서는 안 됨

  ○ 사업비 집행실태 제출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군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군은 지체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하고 정산을 하여야 함

     - 시․군은 회계년도 종료 시 산 련 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보조사업의 실 보고서를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함(서식 별도 통지)

    * 사업검정  정산시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 제52조2에 따라 사

업비에서 부가세 환 을 공제하 는지 여부에 해 반드시 확인(부가가치세 

세율 용품목 등)하여야 함

  ○ 사업종료 후 보조시설 등 재산  경 실  보고

     - 보조사업자(간 보조사업자 포함)는 사업종료 후 사업기간에 상응하는 기간만큼 

보조 으로 취득한 재산  경 실 (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등)을 시․군에 제출, 

시․군은 이를 시․도에 보고하여야 함

    * ‘13년 착수지구까지는 사업종료 후 3년간 재산  경 실  보고, ’14년 착수지구부터는 

4년간 재산  경 실  보고

  �������

  ○ 지자체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상황 검(연 3회 이상)

     - 사업비 집행실 , 단 사업별 추진상황, 장애로 사항 등 검

《제 재   처 벌 내 용 》

  �������	����	�
�

  ○ 보조사업자가 보조 을 법령에 반하여 사용하거나, 허 의 신청이나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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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교부를 받았을 경우

     - 사업취소․자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7 . 사업평가   환 류 단 계

≪ 모 니 터 링 ( 사업추 진  간 단 계  평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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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군은 반기별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상황 보고서”를 작성, 시․도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8월말, 익년 2월말(서식 별도 통지)

     - 시․도는 시․군의 자료를 확인․검토하고, 진행상황 등을 종합하여 농림

축산식품부에 제출

  ○ 시․도 단  농 산업화 기획․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수시로 시․군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익년 1월말

     * 농어 자원복합산업화 사업 유형으로 시․도 자체편성 의무화

  
�������

  ○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상황 보고서를 취합, 사업 진행상황을 악하고 사업성과 

달성을 해 필요시 컨설  등을 추진하도록 시․도에 지시

     -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의 수정 등을 해당 지자체 요구

≪ 성 과 평가 ( 사업완 료  후  평가 )  ≫

  
	����	�
�����

  ○ 시․군은 사업추진 완료 후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결과 보고서”를 작성(서식 별도 

통지), 시․도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익년도 1월까지

     - 시․도는 시․군 사업결과보고 자료에 한 확인 차를 종합 검토하여야 함

  
�������

  ○ 시․도에서 제출한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결과 보고서”를 정성평가  정량평가 

방식에 의해 성과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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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방법 :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결과 보고서”를 성과평가 지표에 따라 평가

(서식 별도 통지)

≪ 환   류  ≫

  ○ 모니터링, 성과평가 결과 우수 시군 사업에 해서는 다음연도 사업 상 규모 

결정 시 가   인센티  산 지원

  ○ 사업 부진 시에는 사업계획 수정․보완, 산 삭감, 다음연도 사업 상 규모 

결정 시감  등 페 티 부여

     - 특히, 모니터링, 성과평가결과 사업의 지속 추진이 어렵다고 단되는 경우 산

지원 단 등 조치

Ⅳ. 2016 년도 사업신 청  수 요 조 사  기타 사항

 1. 2016 년도 사업수 요 조 사

  ○ 2016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용하여 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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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향토산업육성사업계획서(안)

Ⅰ. 사업개 요

  1. 추진배경

   ◦ 지역여건, 재까지 추진실 , 그간의 성과․문제 , 사업 필요성․목  등

  2. 향토자원 황

   가. 향토자원의 성격   

     * 해당 자원의 생산량․면 ( 국 내 지역 비 ), 생산농가 수 등

   나. 산업화 가능성     

     * 명확한 근거 제시 필요

  3. 사업목표(성과목표) 

  4. 성과지표

  5. 추진 략

  6. 장기 투자계획

Ⅱ. 사업추 진  체 계

   ◦ 사업추진단, 지원조직, 외부자문단 구성․운  등

Ⅲ. 세 부 실 행계 획

  1. 사업내용

  2. 사업기간

  3. 단 사업별 추진계획

  4. 기 효과

  5. 연차별․보조사업별 투자계획

  6. 단 사업별 설명자료

< 붙임 > : 연 사업 황, 지방자치단체․사업단․참여기  약서, 각종 증빙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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